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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 요약문

연구과제명 행정자료를 이용한 등록센서스 시산에 한 연구

주 제 어

행정자료의 표 화 고도화,2010년 시범 행조사,자료정제,이원시

스템추정,비추정,마이크로데이터 작성방안,등록센서스의 표본설

계,등록센서스 목 의 행정자료,인구주택총조사 모델법안,2010년

사후조사의 활용

연 구 기 간 2010년 6월 10일~2009년 11월 30일

연 구 기 한국인구학회
연구진구성 희,이석훈,박진우,통계청 인구총조사과 등록센서스

(국문 요약)

본 연구는 유성구․홍성군 지역에 하여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시범 행조사로

실시된 결과를 주민등록,건축물 장 등의 행정자료와 연계하여 2015년에 실시될

등록센서스의 인구,가구,주택의 기본통계를 추정하는데 필요한 각종 시산을 실시

한다.추가 으로,2015년 등록센서스의 추가 인 변수를 획득하고 주민등록 등의

포 범 를 검하는데 필요한 표본조사의 설계방식을 마련하고,나아가 등록센서

스의 제반 차를 마련하고 제도 ․법률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고, 2015년 등

록센서스를 추진하는데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사후조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

가에 한 구체 연구를 하도록 되어 있다.

1.행정자료를 이용한 등록센서스 시산

먼 ,2010년 총조사를 하여 실시되었던 시험조사,시범 행조사 자료와 국

주민등록 건축물 장을 활용하여 행정자료 연계를 한 표 화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 다.여기에는 연계키(matchingkey)의 표 화 방안을 연구하고,주민등록과

가족 계등록,주민등록과 건축물 장,인구자료,세 -가구,주택자료 등의 연계와

새주소 체계를 제로 하는 행정자료 간의 연계 알고리즘을 구상하여,연계작업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한 방안을 마련하 다. ,연계작업의 규칙 수립

체계화방법,연계 로그램의 작성을 논의하고,행정자료 간 연계를 통한 결과표

작성 분석을 통하여,행정자료의 합성과 2005년 총조사 자료에 한 구조분석

을 실시하 다.

다음은 2010년 시범 행조사 지역의 등록센서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그것

을 주민등록과 조사자료,건축물 장과 조사자료 간의 계에 한 일차 검토를

진행하여 분석목 에 부합되도록 자료정제(datacleansing)를 실시하 다.

본 연구는 자료연계 과 자료정제,추정연구 이 별도로 운 되었기 때문에 자료

정제에서 시간 ,물리 차원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었으며,추정(시산)에서도 한계

가 있었다.우리는 향후 자료연계작업은 자료정제와 추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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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으로 운 되어야 한다는 을 확인하 다. 다른 한 가지 시사 은 지난 연

구결과에서도 언 된 바와 같이 세 와 가구의 연계문제이다.두 상이한 개념과 구

조를 연결시키기 한 하나의 방안이었던 가족등록부 활용이 연구기간 에 가족

등록부를 제공받을 수 없어서 가능성 타진 수 의 연구도 수행되지 못했다.한편

이스라엘 방문조사에서 이스라엘 통계청 역시 유사한 노력이 있었던 을 발견하

여 그들이 구체 으로 수행했던 내용의 달을 요청한 바 있으나 아직 정리 이

라고 하고 있어서 이 역시 검토하지 못했다.

각종 추정방법에서 먼 ,표본통을 계통추출(systematicsampling)하는데,유성구

는 통인구가 100명 이하,홍성군은 50명 이하인 경우는 표본으로 추출되지 않도록

조정한다.추정방법으로 고려 상이 되는 것은 이원시스템추정,비추정,단순회귀추

정,원 회귀추정이다.자료는 4가지의 형태가 고려되는데 (1)자료범주 A (성별,5

세 단 연령별)(2)자료범주 B(5세단 연령별)(3)자료범주 C(10세 단 연령

별)(4)자료범주 D(동별)이 그것이다.

추정방법을 비교하는 사 검토 작업에서는 용한 바 있는 의도 인 범주화에 근

거한 회귀식을 이용한 추정방법 검토와 추정방법 안에 한 비교가 이루어졌다.

의도 인 범주화를 통하여 생성된 회귀식을 이용하는 방법은 의도 인 범주화에

따른 다수의 의사변수(dummyvariable)사용의 향으로 추정치에 한 상 표

오차(RSE)가 반 으로 커지는 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추정방법의 비교검토는 이원시스템 모형과 단순회귀 모형,원 을 지나는

원 회귀모형 그리고 단순 비 추정을 한 모형과 기 모형으로 행정자료를 활용

하지 않는 단순 추정을 한 모형 등 5가지 모형과 추정방법을 비교하 다. 그러

나 이원시스템 모형은 조사자료를 참값으로 보고 추정을 시도하는 다른 모형과 달

리 행정자료,조사자료에 모두 포함되지 않은 개체의 수도 추정시키려는 의지를 갖

고 있다.따라서 상 오차(RE)나 상 표 오차(RSE)등을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지만 이스라엘,이탈리아 등 등록센서스를 비하거나 이미 수행하고 있

는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등을 고려하여 제안하 고,나머지 비추정군 에서

가장 좋은 단순회귀모형을 이용한 추정방법을 제안하 다.이 모형을 이용하여 유

성구와 홍성군의 상주인구를 추정하 는데 통계청에서 최소추정 역으로 기 하고

있고 성,5세단 연령별 인구 추정을 기본으로 하 다.

추정결과 유성구의 경우는 성,5세단 연령 별 추정치의 RSE는 단순회귀추정의

경우 평균 3.80,표 편차 1.75,최 값은 10.07이고 이원시스템추정의 경우 RSE의

평균은 1.70,표 편차 1.41,최 값은 7.76이다.홍성군의 경우는 단순회귀추정의

RSE는 평균 6.82,표 편차 6.48,최 값이 31.80이며 이원시스템추정은 평균 4.13,

표 편차 1.68,최 값 9.35이다.홍성군이 유성구보다 RSE에서 큰 값을 보인다.

유성구 8개 읍면동 단순회귀추정의 평균 RSE는 1.94,표 편차는 0.93,최 값은

3.50이다.이원시스템추정의 경우는 평균이 0.57,표 편차 0.14,최 값은 0.72이다.

홍성군의 11개 읍면동은 단순회귀추정의 RSE평균은 2.47,표 편차는 0.41,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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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3.22이고,이원시스템추정의 RSE의 평균은 3.28,표 편차는 1.45,최 값이 6.52

이다.

읍면동에서 성,5세단 연령별로 추정치의 RSE의 값을 보면 다양하게 나타나는

데 를 들어 유성구의 노은1동은 성,5세단 연령별 36개 범주의 단순회귀추정의

RSE평균이 8.93,표 편차 7.04,최 값이 31.72이고,이원시스템추정의 RSE평균

은 5.29,표 편차는 6.25,최 값은 38.44이다.홍성군에서 RSE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는데 홍성군 장곡면의 단순회귀추정의 RSE는 평균이 20.19,표 편차가

14.79,최 값은 61.58이고 이원시스템추정의 RSE는 평균이 14.96,표 편차가

12.72,최 값은 68.59이다.

이 결과에서 유성구의 경우 75세이상 그리고 홍성군의 경우는 0~14세,15~29세,

75세이상의 연령 에서 RSE가 크게 나타나고 한 홍성군의 각 읍면이 모두 RSE

가 크게 나타난 을 주목하고 추정 역의 통합효과를 분석하 다.분석방법은 상

기의 연령 를 구,군별로 통합하고,홍성군에서 가장 RSE가 큰 두 개의 면인 은하

면과 결성면을 통합하고 다시 인 한 구항면을 통합하 다.통합결과 유성의 부

분의 동에서 75세이상의 인구가 RSE15%이하로 떨어지고 홍성군 역시 크게는 아

니지만 반 으로 작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면 면 통합 결과 역시 부분의 연

령 에서 RSE가 20% 이하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한편 가구추정은

통단 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구원수와 가구구분으로 형성되는

역에 해서 단순회귀추정만 수행하 는데 무 많은 범주에서 가구수가 0이 나타

났기 때문에 가구구분을 5개의 범주에서 3개의 범주로 통합하 다.구군단 의 모

든 역에서 RSE는 6%이하로 나타났다.통정보가 없는 주택추정은 유성구에서 2개

동,홍성군에서 3개동을 계통추출하여 구,군 단 의 주택수를 비추정 방법으로 추

정하 다.그런데 표본의 크기가 2~3개이기 때문에 RSE가 크게 나와서 결과를 분

석하거나 시사 을 찾을 수는 없다고 본다.

본 장에서 고찰한 상주인구의 추정방법은 두 가지로 이원시스템 모형을 이용하는

것과 일반 인 단순회귀모형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 두 모형은 기본 으로 상주인

구에 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모형을 써야 하는지에 한 포 인 논의

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이원시스템 모형을 활용하기 하여는 과다집계

모수를 추정하기 한 자료수집의 어려움을 극복하여야 한다.본 연구에서는 행정

자료에 포함된 입 련자료가 출실태를 반 한다는 강한 가정을 사용하 는데

이 가정의 실 타당성에 논의가 있어야 하고 이 논의는 과다집계를 한 자료

조사를 별도로 기획할 것인지까지 확 되어야 한다고 본다.본 과제에서 기본 으

로 기 했던 최소추정 역인 읍면동의 성,5세단 연령별 상주인구와 가구구분,

가구원수별 가구수 그리고 거처종류,건축년도,건축면 별 주택수 등이 홍성군의

추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실 으로 허용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다는 에 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표본추출에 한 세부과제의 연구결과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지역에 따라서 최소추정역역을 다르게 하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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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연구가 요구된다.

다음은 가 치 설정과 마이크로데이터 작성방안이다.제4장에서 수행한 최소추정

역의 추정과정에서 생성된 가 치를 행정자료에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주

민등록 자료의 각 사람에게는 이원시스템모형에 의한 가 치와 단순회귀모형에 의

한 가 치를,주민등록자료의 각 세 에는 단순회귀모형에 의한 가 치를,그리고

건축물 장의 각 거처에는 비추정에 의한 가 치를 부여하 다.부여된 가 치를

이용하여 추정에 사용되었던 최소추정 역에 속한 행정자료의 개체들의 가 합을

구하여 제4장의 추정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보 다. 한 추정을 한 자료에 사용

되지 않았던 가구주와의 계,1세단 연령 등에 한 가 합과 해당 행정자료,

조사자료 집계건수와도 비교하 는데 다소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 다.

가 치를 직 으로 사용하지 않는 마이크로 데이터를 가 치가 부여된 주민등록

자료로부터 작성하 다.그 방법은 최소추정 역에 응하는 가 치를 임의의 개체

가 역내에 속할 소속확률로 해석하고 가 값에 따라서 행정자료의 역내에 있

는 임의의 개체를 추가하거나 제거하여 가 합과 같은 개체수가 해당 역에 포함

되도록 하 다.각 추정 역에 속한 개체들의 가 합과 작성된 마이크로데이터의

해당 역에 속한 개체의 집계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추정에 이용되

지 않은 역에서 개체의 추가제거에 따라서 비 실 인 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가 치가 나타나지 않도록 작성되는 마이크로데이터의 이용에 내포된 험

성이 가 치로 보정된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불편성보다 더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행정자료 보정 가구원 체를 이용한 마이크로데이터 작성결과는 가 치 생성

에 사용된 추정역역에 한 집계에서는 추정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최

소한 이용가능성은 확인되었다.그러나 가 치 생성에 이용되지 않은 역에 한

집계결과는 추정치와 다를 수 있는 험성을 처리하는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 표

인 사례는 체를 통하여 작성된 마이크로데이터가 포함하게 되는 비 실 인

세 형태이다.따라서 가 치가 부여된 행정자료를 사용하는 것과 체를 용한

마이크로데이터를 사용하는 것 어느 것이 이용자에게 혼란과 어려움이 작은지

에 한 심층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 주민등록자료의 각 개체에게 부

여된 가 치와 각 가구에 부여되는 가구 가 치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을 비하는 논의 한 있어야 한다고 본다.

2.등록센서스의 표본설계

이 부분의 연구는 먼 , 행 인구주택총조사의 10% 표본조사에 한 평가에서

련 작업을 시작하 다.기존 인구주택총조사에서의 10% 표본조사는 수조사에

서 조사되지 않는 표본조사표 항목에 해 시도 내지 시군구 통계를 생산하는 것

을 주된 목 으로 하 다.따라서 10% 표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따로 인구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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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수,주택수 등을 추정할 필요는 없었다.

우리나라 총조사의 10% 표본설계는 체로 지역별 인구규모에 따라 엄 한 층화

를 한 것은 아니고 크게 서 국 으로 "균일한 추출률"(uniform rate of

sampling)을 용하는 설계방식을 따랐다.표본조사를 통해 작성되는 통계의 작성

범 는 항목에 따라 시도 는 시군구 단 로 구분된다.시도별 수 에서는 체로

정도(精度,precision)가 높은 수 인 반면,시군구 수 에서는 정도가 낮은 곳이 상

당 부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센서스가 면 으로 실시된다면 행정자료와 조사자료의 일치 여부는 오직

표본조사 자료에 의해 평가할 수 있다.실제 이스라엘은 표본조사와 행정자료 사이

의 계를 체계 으로 분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체 행정자료를 보정하고 있다.

이 경우 표본조사는 기존의 목 과는 다른 차원의 새로운 요한 목 을 가

지게 된다.

이 장에서는 등록센서스가 실시될 것을 제하고 기존 10% 표본조사의 성을

검토해보았다.등록센서스에서 가장 요한 통계는 인구수나 가구수이며,통계의

작성범 는 동읍면 단 여야 한다.기존의 10% 표본조사를 통해서는 시군구 단

의 통계 작성은 가능하지만 동읍면 단 의 통계 작성은 불가능한 상황임을 확인하

다.등록센서스 아래에서의 표본조사일 경우 표본조사표 항목에 한 통계 작성

을 목 으로 하는 것과는 근본 으로 다른 새로운 개념의 표본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등록센서스 실시에서 표본조사에 련되는 사항이다.우리나라에서 등록

센서스가 실시될 경우 그와 병행하여 실시하게 될 표본조사의 추출률은 기존의

10%보다 폭 늘어난 21% 정도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기존의 10% 표본

조사에서는 최소 통계작성단 가 시군구 는데 반해 등록센서스에서는 동읍면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2009년 주민등록인구자료를 기 로 시뮬 이션 한 결과,

20% 추출률을 용하고 단순추정량을 사용할 때 동읍면별 상 상 표 오차는

0.5%~3.5% 수 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표본조사에

서는 단순추정식보다는 회귀추정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때 상당한 수

으로 효율이 증 될 것으로 기 된다.실제 동읍면별 최 상 표 오차는 2%

이하가 되고, 부분의 동읍면은 1% 내외에 불과할 것이므로 동읍면별 추정에

한 정확도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표본조사는 불가피하게 통계학 개념의 표본오차를 수반하게 된다.이 듯 표본

오차를 지니고 있는 표본조사 자료에 기 하여 체 행정자료를 조정한다고 할 때,

표본조사 자료에 담긴 표본오차가 미치는 향에 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

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행정자료는 모집단에 속하는 모든 개체를 다 포

하는 자료이므로 여기에는 통계 의미의 표본오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다만

신고의 지연이나 고의 인 거짓 신고로 인해 상과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있

을지언정 표본오차의 문제는 내포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그런데 본질 으로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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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를 내포하는 조사자료에 기 하여 행정자료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조정을 거친 후의 행정자료를 통해 작성하게 될 통계들은 수조사 통계인가 아니

면 표본조사 통계인가?이러한 문제는 기존의 통계학 이론에서는 논의되지 아

니한 새로운 문제이다. 재 이에 한 명확한 답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앞

으로 이에 한 이론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매듭짓지 못한 다른 하나의 문제는 최소 단 통계작성범 를 무엇

으로 해야 하는가 하는 이다.기존의 총조사는 수조사이므로 동읍면별,성별,

연령 별(5세 단 )통계까지 공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하지만 등록센서스와

표본조사를 병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소 단 통계작성범 통계의 표본오차 수

을 고려해야 한다.기존의 최소 단 를 고수하면서 일정 수 이상의 정확성을

담보하려면 표본의 추출률이 지나치게 높아져 표본조사를 하는 의의를 상실하게

될 지경이다.그래서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에서는 통계작성의 최소 단 인

SA(statisticalarea)에 해서는 공표하는 셀을 통합하여 세 가지 범주의 연령 통

계만 작성하고 있다.과연 우리나라에서 동읍면별로 성별,연령 별 통계를 굳이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정말 동읍면 수 에서 필요한 최소 단 의 통계

는 무엇인가에 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등록센서스 실시를 한 환경정비와 2010년 사후조사의 활용

본 장에서는 두 가지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먼 ,우리나라와 같이 통 센서

스를 실시해 온 연륜이 비슷하고 각종 법률이나 제도 구조가 등록센서스를 추진

하는데 비가 미흡하여 당분간 통 센서스를 고수하겠다는 일본의 행정자료

이용에 련되는 실제상황이나 법률 기반을 검토한다.다음에 검토 상이 되는

나라들은 싱가포르,이스라엘, 만을 포함한다.이들은 100% 완 한 등록센서스를

실시하고 있는 북유럽의 국가들과는 달리,주로 아시아의 국가들로서,특히 근년에

통센서스에서 등록센서스로 이행을 완료하 거나 이행 비를 하고 있는 나라들

이다. ,2011년에 유럽에서 등록센서스를 실시하기로 하고 있는 독일,오스트리아,

스 스 에서,부분 등록센서스 곧 행정자료와 그것을 보완하는 표본조사를 실시

하여 센서스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독일과 스 스를 연구 상에 포함

하 다.

본 연구는 2015년 등록센서스의 성공 추진을 하여,등록센서스의 행정자료를

리하고 있는 행정안 부, 법원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단 의 주민등록부 자

료,가족 계등록부 자료,건축물 장 자료는 물론,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행정자

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요하다고 단한다. ,수집된 행

정자료를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과 일치하도록 자료의 표 화 용량 자료처

리를 한 통계 DB를 구축하는 것이다.주민등록자료와 건축물 장의 항목 형식과

인구주택총조사 항목이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르다.그러므로 행정자료를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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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행정자료 항목과 인구주택총조사 항목이 일치하도록 자료의 표 화 방안

마련 DB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음은 등록센서스 추진을 한 제도 ․법률 기반 마련을 하여,근년에 등

록센서스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법률체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정비되어 있는가를 검

토하는 것이다. 앞에서 본 연구는 100% 등록센서스를 실시하고 있는 북유럽의 국

가를 극 인 비교연구나 검토의 상으로 삼지는 않는다고 했다.실제로 이들 국

가들은 이미 행정자료 이용을 한 계기 의 력이나 등록센서스에 한 국민

합의보다는 행정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특별한 심을 기

울이고 있고,등록센서스 추진을 한 통계법이나 센서스법이 구체 으로 마련되지

않기 때문이다.이들 나라들은 상당 정도,인 이라기보다는 자연발생 과정에

서, 통 센서스에서 등록센서스로 이행했을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재 경험하고 있는 통계환경의 악화는 물론 첨단 과학기

술의 활용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통 센서스에서 등록센서스의 패러다임의 변

화를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단한다.결국,등록센

서스를 추진하는데 있는데 있어서 시간 으로 지체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

나 북유럽을 제외한 기타 지역의 유럽에 산재해 있는 국가들은,100% 등록센서스

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에 못지않게 센서스 실시와 련된 산 감의 요구나 개

인의 사생활 의식의 고양이나 응답자의 부담경감이라는 통계환경의 악화에 따른

시 요구에 따른 국가통계기 의 별도의 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라도,등록

센서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센서스 추진에 필요한 내용들을 체계 으로 포함하는,

새로운 센서스를 추진하기 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행정자료를 통계목 으로 이용하기 한 핵심 조건 하나는 개별 단 가

항상 독립 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하며,서로 다른 자료원과 매칭될 수 있는 “통

합된 식별시스템”(unified identificationsystem)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통합된 시스템이 없으면 행정자료를 토 로 하는 통계작성에 으로 필요한

서로 다른 행정자료를 매칭하는 것이 힘들다.최소 요구 조건은 기본등록부의 통합

된 등록 시스템이다.북유럽 국가들은 행정자료를 연결하는 매칭키(linkingkey)를

가지고 있는데,이 매칭키로 이용되는 것이 개인식별번호,수치주소(numerical

addresses),사업체번호이다.식별번호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개별 단

의 이름,주소,생년월일 등에 한 충분한 정보가 있으면 식별코드가 없더라도

식별이 가능하다

북유럽 국가 통계기 에서는 고유 식별코드를 사용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

문에, 국 인 코드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다.그러나 북유럽 이외의 국가들에서

는 식별코드가 아직 완벽하게 통계 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가형,동일한 식

별코드를 갖는 두 개의 개별 단 가 있을 수 있는데,이것은 매칭 에러 문제가 일

정 정도 항상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등록자료를 이용하여 센서스 통계를 작성하기 해서는 련 행정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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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긴 한 조뿐 아니라 책임을 명확하게 공유할 필요가 있다.북유럽에서 등록

기반의 통계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국가 지원이 있었으며,통계법은 이러한 정책

을 반 한다.이는 통계작성기 이 행정자료에 한 근에 해 행정당국과 상

하는데 있어 강력한 지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 당국과 우호 인 그리고

한 력을 맺는 것은 행정자료의 효율 인 사용에 요하다.이를 통해 등록부

의 내용에 해 실질 인 향을 발휘하고 통계 목 을 한 행정자료의 이용에

한 이해를 확산시킴으로써 통계생산을 한 자료원이 개선될 수 있다.

행정장부는 규칙과 차가 변경할 수 있는데,이러한 변화가 통계 생산에 미치는

결과가 고려되어야 한다.가장 최선의 안 장치는 등록부와 통계 담당자가 긴 한

계를 유지하는 것이다.이들 사이의 은 기록되어야 하며,담당자가 변경될

때 문서로 달되어야 한다.덴마크 통계청은 정부와 지방 행정기 시스템의 사용

자 원회의 일원이며,등록부 개선 방안은 덴마크 통계청이 여러 분야의 통계

역에 걸쳐 만들어 놓은 자문 원회에 의해 일상 으로 논의된다.

StatisticsFinland(2004)의 내용을 심으로 핀란드를 사례로 행정자료의 통계

활용을 한 통계청과 다른 행정기 간의 조를 좀 더 구체 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재무부는 범 한 조사표에 기반한 마지막 센서스가 되어야 하는

1980년 센서스와 련해서,그리고 등록기반 시스템의 발 을 해서 핀란드 통계

청의 상을 명확하게 만들었다.이러한 재무부의 재는 다른 행정당국에 한 핀

란드 통계청의 상 치 강화에 도움을 주었다.핀란드 통계청은 각 등록당국에

해 담당자를 지정한다.그의 업무는 당국자와 의사소통의 개방 채 을 유지하고,

련 분야 안에서의 변화를 모니터하며,등록자료의 통계 용 가능성을 유지

는 향상시키기 한 작업을 하는 것이다. 한 각 등록당국도 한 명의 통계 담당자

를 지명한다.한편 핀란드 통계청은 주요 문제를 토의하고 력의 진행 과정을 모

니터하기 해 등록당국자의 최고 자와 연례 모임을 개최한다.핀란드 통계청과

등록당국 사이의 이러한 력은 핀란드 공식통계 조정시스템의 일부분이다.

기본 장을 유지하는데 책임 있는 정책담당자들이 ‘행정 장 리연합’(Register

Pool)’이라는 태스크포스(taskforce)를 운 한다.이 은 행정 장의 이용 가능성

과 내 일 성 향상,내용․품질․ 근성 개선,효율 인 정보 시장의 창출을

한 등록당국자들 사이의 정보 교환과 력 증진을 목 으로 한다.핀란드 교통부,

헬싱키 시,국토정보원,법무부,특허 등록 원회,지역 자치단체 연합,통계청,

국세청,인구등록센터 당국자들이 재 ‘행정 장 리연합’에 참여하고 있다.행정

기 의 력은 ‘행정 장 리연합’의 범 안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정규 인

합동 로젝트와 회의의 형태로도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이상에 본 것처럼,우리나라의 등록센서스 추진을 한 사 비 작

업에서 주민등록시스템의 주민번호를 통계작성에서 사용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

가와 행정자료의 이용과 련하여,행정부처간 력은 등록센서스의 추진에 련하

여 반드시 언 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재,우리나라의 등록센서스 추진계획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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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식별번호의 사용에 한 아이디어를 실행에 구체화할 것인가에 한 방안은

모색되지 않고 있으며,행정기 의 부처별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가운데,어떻

게 행정기 간의 력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한 연구는 없는 편이다.이 문제

는 필요한 로,보조 행정자료를 이용하여,주축 행정자료를 보완하면서,등록센서

스 실시를 한 행정자료 센서스 데이터베이스의 비작업에서 반드시 언 하 다.

마지막으로,이 연구에서 2010년 사후조사를 어떻게 지혜롭게 2015년 등록센서스

를 활용할 것인가에 해서,가장 요한 것은 2010년의 사후조사는 조사통계의 기

반을 이루는 것이고,그것과 기록을 검하게 되는 주민등록,가족 계등록,건축물

장의 등록사항은 행정자료이기 때문에,흔히들 말하는 이원시스템추정(dual

system estimation)의 기법을 용할 수 있다는 이다.활용의 제1단계는 통계조사

와 행정자료의 기록을 조한 결과,통계조사(사후조사) 비 행정자료의 락

(omission)을 추정하여,그것을 보완하는 계수를 작성하는 것이고,다른 하나는 통

계조사(사후조사) 비 행정자료의 과다(excess)를 색출하고,그 과다의 성격을 좀

더 정교하게 분석하여 순과다(netexcess)의 정도를 악하여 그것을 행정자료를 기

반으로 하여,모집단 인구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순과다의

추정은 2015년의 주민등록,가족 계등록,건축물 장 등의 활용에서 주민등록의

순과다를 측정하는 것이 핵심 쟁 이 될 것이라고 단하며,이를 한 방법론은

물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사방법론(researchmethodology)과 법률․제도

환경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15년에 정되어 있는 등록센서스의 실시와 련하여,사후조사 결

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정리하여 두고자 한다.

먼 ,본 연구는 아마도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가 통센서스로서는 마지막 센서

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이 때문에 재의 행정자료 이용가능성과 련하여,

모집단 체의 특성을 행정자료로 획득하는 것이 단히 어려울 수 있을 뿐만 아

니라,그것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교육,고용 등의 일차 조

사항목에 하여 센서스 통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다.다음은 주민등록,가족 계등록부,건축물 장을 이용하여,센서스의 수항목

에 해당하는 조사항목을 바탕으로 하여,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센서스 데이터베이

스를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구자는 2010년 본조사 응답내용을 이기(移記)한 것만 가지고도 매칭을 해서,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의 과소범 를 추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조사 자체에 등록지 주소(placeofregistration)와 상주지 주소(placeof

usualresidence)와의 불일치도(discordance)를 검하는 것은 향후 등록센서스의

포 범 를 추정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단한다.이것은 사실상,등록지

주소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별도의 주소에 거주함으로 해서,응답자가 사후조사의

용어를 빌린다면,“잘못된 포 범 에 의한 과다집계”(wronginclusion)가 된다는

것인데,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등록센서스의 비작업,특히 행정자료를 센서스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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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베이스를 비하는 과정에서 단히 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국의 OneNumberCensusProject의 방법론도 사실상 우리나라의

장래 등록센서스 추진사업에서 그 로 용될 수 있다고 단하고 있다.실제로,

2010년 만에서 실시되고 있는 등록센서스는 우리나라가 실시하게 될 2015년의 등

록센서스이고,그 추정방법론은 비추정방법론(ratioestimationmethodology)에 근

거하고 있다.다시, 국의 OneNumberCensusProject에서 실제로 그들의 사후조

사인 센서스 범 조사의 표본규모는 우리나라 사후조사의 2배에 해당하는 규모인

데,그 표본조사를 가지고 국의 2010년 센서스에서 고질 인 문제가 되어왔던

과소집계(undercount)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그러나 최근에 성립된

국의 보수당 연립정부는 더 이상 센서스 비용부담이 무나 크고,무응답자의 비

율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는 가운데,더 이상 통 센서스를 실시하지

말고,늦어도 2020년까지 북유럽에서 실시되고 있는 등록센서스로 이행할 것을 요

구하고 있다.연구자는 국이 등록센서스로 이행하든 하지 않던 계없이, 국의

OneNumberCensusProject의 방법론 성과는 그 로 국에서 향후 추진되는

등록센서스의 각종 조사객체를 추정하는 핵심 방법론으로 자리잡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는 2010년 사후조사의 효과 인 활용을 하여, 국센서스에서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구체 으로,우리나라도 2010년 사후조사를 극 으로 활

용하기 하여 특정 지역의 체 인 특성에 하여 조감할 수 있도록 하기 하

여,몇 가지 질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질 정보는 센서스

자료처리 과정에서 수집되는 리정보나 자료원에 하여 수집된 정보들이 포함하

여야 할 것이다.우리나라가 최종 으로 이스라엘식의 부분등록센서스 는 통합

센서스를 실시하고,센서스 데이터베이스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추정 센서스인구를

작성하고,종국 으로 통계청의 고 문가 회의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기 에, 문가 패 을 조직하여 모든 추

정지역들에 하여 각종 증거들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가령,성비의 경우 은 남

자인구를 추정하기 하여, 은 여자의 추정치는 옳은 수치라고 가정하고,설득력

있는 목표성비(targetsexratio)를 이용하는 략을 구사하여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2008년 사후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통합센서스를 실시하 다.그 이유

는 두 차례의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통합센서스가 센서스 운 의 실태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하 기 때문이다.센서스의 사후평

가는 센서스 자체가 행정자료,특히 1948년부터 도입되어 꾸 히 개선되어 왔던 인

구 장과 이를 보완하는 체가구의 20% 표본조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통합센서스

다는 사실을 이용하는데 심을 기울 다.센서스 자료 수집 차는 노트북 컴퓨

터 이용하여 100% 자동화되었으며, 지실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매일 센서스 데이

터베이스로 송되도록 되어 있었다. 재,이스라엘 통합센서스의 완 한 평가작

업은 완료되지 않았지만, 부분의 평가요소는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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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에서 요한 사항을 몇 가지 정리하여,우리나라의 2010년 총조사의 사후조사

를 2015년 등록센서스 추진에 활용하는 방안에 참고하는데 아이디어를 얻기 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센서스가 갑자기 통센서스에서 부분 등록센서스,곧 통합센

서스로 이행하 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이스라엘 통계

청은 통합센서스를 실시하기 에도 꾸 히 그들의 인구 장의 주민식별번호를 인

구주택총조사에 활용하여 왔으며,20%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나아가 인구 장의 과

다범 를 확인하기 한 제2단계 표본조사는 통 인 재방문조사(reconciliation

interview)보다 한층 더 높은 조사로서 인구통계의 정확성이나 포 범 를 검하

고,나아가 사회경제 련 부문의 각종 통계를 작성하기 하여,인구 장정보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식을 연구하고,각종 추정방법 특히 이원시스템추정법을 이용하

여 인구 장 등의 센서스 데이터베이스를 보정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왔다.특히,

그들이 쟁국가로서 통합센서스를 실시하기 부터,조사 상 지역의 주소명부를

지리정보기반(geographicinformationinfrastructure)과 긴 하게 연계시킴으로 해

서,인구 장의 주소와 센서스 표본조사라는 “사후조사”의 일부기능을 담당하는 통

계조사의 주소 간에 다소 불완 한 매칭률을 극 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을 수

있도록 하 다. 재,그들은 센서스 데이터베이스를 보정하는데 있어서,주로 기증

자 임퓨테이션(donorimputation)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던 것을 재는 가 치를 부

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그러니까,우리나라의 경우도 센서스 데이터베이스

의 보정방법을 임퓨테이션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기증자 임퓨테이션의 방법을 사

용할 것인가에 하여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센서스는 목표인구(targetpopulation)을 포함한 조사객체의 규모와 특성에 한

질문에 해답을 제공한다.이러한 과정을 해결하기 한 센서스 방법론은 최근까지

끊임없이 반 하여 왔다. 의 인구주택총조사는 통계 방법론 지시하는 두 가

지의 상호 연 된 구성요소,바로 자료원(datasource)와 자료수집의 범 (scopeof

datacollection)에 의하여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통 센서스는 사실상 3년마다 실시되었던 것으로,행정자료를

범하게 이용하는 것이었다.20세기에 들어서,일제강 기에 시작되었고 해방이후에

도 꾸 히 계속되었던 센서스는 모두 모집단에서 직 도출된 정보를 수집하 는

데,이것을 오히려 통 센서스라고 명명하 다.21세기 두에는,센서스는 이제

모집단에 직 수집한다기보다는 등록부나 행정자료를 안 정보원으로 이용하

거나,모집단에서 생성된 정보를 개선하거나 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하

다.통계청이 직 구축하고 유지/보수하는 등록부는 간 인 자료수집이라기보다

는 직 이고,지속 으로 진행되는 자료수집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만약 이러한

유형의 등록부가 모집단 자체의 정보를 직 이용하는 것이고,자료수집기 이 센

서스 목 으로 다른 행정기록을 이용하는 통계청이라면,향후의 센서스는 통합센서

스라고 불러도 마땅할 것이다.자료원에 따른 센서스 유형의 모습은 자료원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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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 직 자료 수집 는 행정자료로 표시할 때,자료원들의 계가 직선 이라

는 가정 아래서, 각선의 형태로 제시된 별들은 센서스의 상이한 유형을 보여

다.두개의 양극단은 통센서스와 행정자료를 100% 이용하는 등록센서스이다.

센서스의 정보원이 무엇이든 계없이,센서스의 최종 일은 목표모집단을 표

하고, 체 모집단에 한 모습을 제 로 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특히,모집단의

모습은 이제,더 이상 단순한 스냅 샷(snapshot)이며, 제한된 시간의 범 안에서

는 모집단을 표하는 것이어야 한다.그것은 여러 시 의 자료를 선택한 결과이며

한 자료의 선택에도 향을 미치게 된다.이러한 새로운 신축성은 특정 시 이

아니라 다양한 시 에서의 실체를 표하는 것이며,규칙 으로 업데이트되지 않는

자료를 센서스 목 으로 사용되는 것을 허용한다.

두 번째 요소와 련하여,자료수집의 범 는 완 집계일 수도 있고 표본조사일

수도 있다.우리나라의 센서스에서 수조사와 표본조사가 동시에 실시되었던 1970

년 이후에도,센서스의 행정구역과 인구분야의 조사항목은 수조사를 통하여 획

득되었으며,사회경제항목은 표본조사를 통하여 획득되었다. 재는 북유럽의 스웨

덴,노르웨이,덴마크는 물론 부유럽의 독일,오스트리아,스 스,그리고 아시아

의 싱가포르, 만,이스라엘 등을 심으로 검토할 때,행정자료와 통계조사의 양

자가 서로 조화되고 있다.인구부문은 랑스나 미국과 같이 순환표본을 통하여 수

집되는 경우도 있고,교육 는 고용부문의 사회경제 특성은 련 체 모집단을

포 할 수도 있다.법률은 여 히 많은 국가에서 수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통

계 방법론은 표본조사를 통하여 센서스 목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있다

고 할 수 있다.정보원의 선택과 자료의 선택과 련된 통합 센서스 방식(holistic

censusapproach)은 본 연구에서 검토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사후조사와 같은

표본조사를 각종 추정치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부분의 방법론에서부터 자료수집

에 이르기까지 부분의 센서스 방법론의 주요 측면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단한다.

우리나라가 2015년에 등록센서스 특히 표본조사를 이용하는 통합형 센서스를 구

상함에 있어서,장소,자료원,자료,포 범 의 다양한 속성들의 조합은 센서스 유

형들이 자리 잡게 되는 기둥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우

리는 행정자료와 표본조사를 통합하는 새로운 센서스 실시와 련하여 본 장에서

논의되는 2015년 등록센서스를 비하기 하여 2010년의 사후조사를 이용하는 다

양한 연습을 행하는 차는 센서스의 통합 기반을 구축하는 주춧돌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을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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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배경과 범

제1 머리말

국가통계에서 행정자료,특히 상이한 유형의 등록 장자료,가령 주민등록,

가족 계등록부, 건축물 장 등의 행정자료를 연계․통합

(linkage/integration)하려는 경향은 확 되고 있다.행정자료가 종 에는 표

집 틀(samplingframe)구축단계,자료보정 차 등에서 보조 자료로 이용되

어 왔지만,그 용도가 최근에는 직 자료원(datasource)으로 정착되고 있

다.조사표를 이용하여, 수조사(complete enumeration)와 장실사(field

operation)를 원칙으로 하여 진행되기 때문에,통계생산의 차가 매우 복잡

한 인구주택총조사도 외는 아니다(Laihonen,Aarno,1999;Blum,2005;

Borchsenius,Lars,2000;WallgrenandWallgren.2007).한마디로,"센서스

패러다임의 명"(greatshiftincensusparadigm)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Borchsenius,1996,2000;Blum,2005).

지난 수 십 년간 구미 선진국의 통계청에서 기존 행정자료에서 가능한 센

서스 자료를 편집하기 하여 한 환경을 조성하고,효율 방법론을 개

발하기 하여 다양한 활동이 개되어 왔다.이른바 등록기반 센서스

(register-basedcensus,이하,간단히 “등록센서스”라고 함)의 실시과정에서

북유럽이 주도 역할을 하 으며,그들 조사표와 장실사를 근간으로

하는 통 센서스에서 100% 행정자료에 의존하는 등록센서스로 이미 이행

을 종료한 경우( :덴마크,핀란드)도 있다.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와 이스라

엘이 2000년에 등록센서스를 실시하 으며,2010년 라운드 센서스에서는 싱

가포르가 두 번째의 등록센서스를 실시하 고, 만이 등록센서스를 실시할

정으로 되어 있다(SingaporeDepartmentofStatistics,2010;臺灣行政院 主

計處.2010a,2010b,2010c,2010d).

우리나라 통계청은 행 인구주택총조사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가족

구조와 지역사회의 변동에 따른 조사환경의 악화에 처하기 하여,조사표

(interview schedule)이용과 장실사(fieldoperation)를 원칙으로 실시되

는 행 인구주택총조사의 수조사 항목을 주민등록자료를 주축으로 하는

행정 자료들로 체하는 “등록센서스”를 2015년부터 추진키로 확정하 다

(<표 1-1>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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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조사 환경의 악화 구체 내용

1 가구구조의 변화

-1인 가구 맞벌이 가구의 격한 증가로 야간
방문이 필요한 주간 부재가구 증가
-고령화,핵가족화 향으로 고령자 부부가구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가 증가하여 가구의 응답능
력 취약화

2 주택구조의 변화

-정문에서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는 아 트
고 주택단지 증가로 조사원의 가구 근이 곤란
한 지역 증가
-단독주택, 업용 건물 내 주택은 감소하고 조사
상가구가 집되어 있는 아 트,다세 주택

등 공동주택은 증가

3
개인 라이버시 보
호의식의 강화

-사생활이 요시되어 외부인의 가구방문 개
인 ․ 가족의 정보 노출을 거부하는 경향 증
-가구방문을 일 수 있는 조사방법 개발 조
사된 자료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필요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리체제의 악화

-읍면동 통계기능의 시군구 이 (1998년)으로 총
조사의 장 리 체계 약화
* 인구주택총조사의 장실사(field operation)는
시군구 주 하에 읍면동은 지원 역할 수행
-서울시,경기도 등 수도권의 경우,2만 이하 소
규모 동의 통폐합 추진으로 장조사 리 업무가
더욱 취약해질 것으로 망됨
*서울시:2008년까지 518개 동 100여개 동 폐지

<표 1-1>  주택 사  지실사 경  악  상태 

통계청은 2015년 등록센서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 인구주택총조사의

수조사 항목은 조사표를 행정자료로 체하여,주민등록(개인표,세 표),

가족 계등록부,건축물 장의 자료를 연계․통합하여 결과표(outputtable)

를 작성하고,표본조사는 장조사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하 다. 통계

청의 인구조사과는 등록센서스 추진 략을 재 3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것은 ① 행정자료의 확보와 조사항목 설정 ② 행정자료 보완 결과표

작성 ③ 등록센서스에 한 국민 공감 형성과 개인정보보호 차의 구

체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그림 1-1>참고). 통계청은 2002년부터

자체연구와 외부용역(<표 1-1>참고)을 통하여, 행 인구주택총조사 수조

사 항목의 행정자료 체 가능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한 결과,등록센서

스의 주축 데이터베이스(backbonedatabase)인 주민등록시스템의 인구/세

와 행 인구주택총조사의 인구/가구의 차이를 정확하게 악하고,그것에

한 구체 보완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는 것이 등록센서스 추진의 선결과

제라는 결론에 도달하 다(통계청,2008,2009a).

본 연구의 일차 목 은 에서 요약정리한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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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통계청  2015  등 스 진체계도 

을 바탕으로,2015년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가 성공 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하여,고품질의 센서스 통계를 생산하기 한 통계기법을

개발하고 각종 통계 ․수리 방법론상의 보완방안을 제시하고,특히 행정

자료 간 매칭 인구,가구,주택에 한 통계치의 추정(estimation),보정

(imputation)방안을 제시하고 연구과정에서 나타나는 제약사항에 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구체 으로 본 연구는 한국인구학회가 주축이 되

어,인구학,통계학,조사연구 분야의 표 인 학자 3인이 연구자로 참가하

여,통계청 인구총조사과의 사업범 에 포함된 6개의 주제 역을 모두 포

하여,① 행정자료 연계를 한 표 화 작업의 고도화 방안 ② 인구,가구

수,주택 수 추정방법의 개발 시산(試算,trialcalculation)③ 행정자료 보

정 마이크로 데이터 작성방안 ④ 등록센서스를 한 표본설계 작업 ⑤

등록센서스를 한 법률 ․제도 기반 마련 ⑥ 등록센서스 비를 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사후조사(事後調査,post-enumerationsurvey)활용방

안 등을 용역담당기 인 인구총조사과와 긴 히 력하고 연구성과를 필요

한 때는 언제든지 공유하고 토론하는 공동연구형 용역으로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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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자 보고서

1 2002

홍두승 ․ 이건 ․ 이명진 ․ 서우석 ․ 장원호,『인구주택총조사

개선방안에 한 연구-행정자료의 인구주택총조사 활용방안』,통

계청 연구보고서.

2 2003
홍두승 ․ 이건 ․ 장원호 ․ 이명진 ․ 서우석,『외국의 행정자

료 활용과 우리의 망』,통계청 연구보고서.

3 2003
홍두승 ․ 이건 ․ 장원호 ․ 이명진 ․ 서우석,『외국의 행정자

료 활용과 우리의 망』,통계청 연구보고서.

4 2004
이건 ․ 변미리 ․ 이명진 ․ 서우석,『주거부문 행정자료의 인

구주택총조사 장 용방안』,통계청 연구보고서.

5 2007
이건․강 옥․ 명식․이석훈․김규성․이명진․서우석, 『2010

년 인구주택총조사 방법론 연구』,통계청 연구보고서

6 2008a
통계개발원 사회통계실(편),『행정자료의 통계 활용:경제통계

인구주택총조사를 심으로』,통계청 통계개발원.

7 2008b
통계개발원 사회통계실(편),『인구센서스 방법론 연구』,통계청

통계개발원.

9 2009a 한국인구학회,『등록센서스 기법 개발 연구』,한국인구학회

<표 1-2> 통계청  등 스  체 보고   탁연

제2 연구의 목 과 범

본 연구의 범 는 다음과 같다.

제2장:행정자료 연계를 한 표 화 고도화 방안

(인구총조사과 등록센서스 공동연구)

*시범 행조사 자료 국 주민등록·건축물 장 활용

◦ 연계키의 표 화 방안 연구

-행정자료 간,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 표 화 고도화 방안

·주민등록과 가족 계등록자료,주민등록과 건축물 장의 연계

·인구자료 연계,세 -가구 연계,주택자료 연계 등

·새주소 체계를 제로 하는 행정자료간 연계 알고리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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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작업의 정확성 효율성 제고 방안

-연계작업에 따른 연계 로그램의 작성

·연계작업의 규칙 수립 체계화 방법

·연계 로그램의 작성

◦ 행정자료 간 연계를 통한 결과표 작성 분석

-연계방법을 용한 행정자료의 합성 검토

-2005총조사 자료와 구조분석

제3장:연구 상지역의 등록센서스 데이터베이스 구축

-행정자료,조사자료,연계자료의 종합 검 각종 추정식 개발

시산(試算)을 한 비작업

제4장:인구,가구수,주택수 추정식 개발 시산

*시범 행조사 지역의 조사자료와 행정자료 활용

◦ 2009년 연구 개발된 통계기법의 타당성 검토

◦ 행정자료와 시범 행조사 자료의 비교·분석

-사후조사 결과를 활용한 조사자료의 보완방안

-행정자료와 조사자료의 지역별·특성별 비교 분석

·시군구·읍면동별 자료의 비교

·자료 간 차이발생의 특징 악 보완방법 마련

◦ 개별 추정기법 비교 분석을 통한 인구,가구수,주택수 추정방안 연구

-회귀모형에 한 용 검토(*2005년 총조사 주민등록자료 활용)

·군집분석을 통해 이론 으로 제기되는 추정의 불안정성 검토

·회귀모형 용을 한 국 읍면동 군집화 과정 연구

·회귀분석의 가정 반 가능성 검토 개선방안 도출

*독립성(independence)문제와 오차추정의 문제 개선 등

· 용 가능범 연구( 국,시·도 단 등)

-이원시스템(DS)추정모형 용 검토

·조사자료와 행정자료의 연계를 통한 모형의 용

· 용 가능범 연구(시군구,읍면동 등)

◦ 용가능 모형을 활용한 읍면동별 추정식 개발 읍면동별 인구,가

구수,주택수 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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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모형,CR모형,기타 모형 등

제5장 행정자료 보정 마이크로데이터 작성방안

*시범 행조사 지역의 조사자료와 행정자료 활용

◦ 산출된 규모에 따른 개별 데이터 보정방안

-데이터 추가 삭제 등 Imputation

◦ 보정기법을 용하여 마이크로데이터 작성

-개별자료 수 에서 보정

제6장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조사의 검토

* 국 주민등록자료와 2005총조사자료 활용

제7장 등록센서스를 한 표본설계

◦ 표본설계

-주민등록,기 단 구 등을 이용한 표본추출틀의 장·단 연구

-표본 추출틀 표본 추출단 결정

-항목별 표본오차 시군구·읍면동별 특성을 고려한 정 표본규모 산

정(*2005년 수 표본자료를 활용한 표본규모 산정)

-산정된 표본 추출률을 용한 시군구 읍면동 표본설계

-CR모형에 활용하기 한 표본설계 방안

제8장 등록센서스 추진을 한 기반 마련

◦ 실시국가의 사례 연구를 통한 등록센서스 비법(안)마련

-법률 미비 개선 행정 조 체계의 완비 방안 등

◦ 주민등록자료의 보완방안 연구

-학 부자료,출입국자료,사회시설자료 등을 활용한 보완방안

제9장 등록센서스 비를 한 2010총조사 사후조사 활용방안 연구

*「사후조사 활용방안 연구」과제는 간발표 시 결과물 제출

◦ 등록센서스 비에 활용하기 한 사후조사 실시 방안

-조사주체(지방청 조사원 는 임시 조사원 등),조사내용,활용방안 등

연구



제1부

행정자료를 이용한

등록센서스 시산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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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행정자료 연계를 한 표 화 고도화 방안:

시범 행조사 자료와 주민등록·건축물 장 자료의 활용을 심으로

제1 머리말

인구센서스는 인구 상의 악과 분석을 한 가장 기 인 자료이다.우

리나라에서 근 인 의미의 인구센서스는 일제하인 1925년에 『간이국세조

사』라는 명칭으로 처음 시작되었으며,2005년에 이르기까지 부분 5년의

간격으로 총 17회 실시되었다(김민경,2000,2002;권태환․김두섭,2002;김

두섭․박상태․은기수,2002,한국인구학회,2009).1960년부터 인구뿐만 아니

라 주택에 련되는 조사항목들을 포함하게 되었고, 수조사와 표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한편,2010년 인구총조사는 11월 1일을 기 일자로

하여 제18차,주택총조사는 제10차에 해당되며 통계법 제4조 제8조에 근

거하여 실시되었다(통계청,2010c).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인구주택총조사에 방 한 비용이 소요되고,1인 가

구(one-personhousehold)와 65세 이상의 고령가구가 증가하여 장조사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등 센서스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

면하고 있다.이에 따라 통 방식의 센서스에 수반되는 문제 들을 극복

하기 하여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다.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인구

주택총조사를 행정자료를 기반으로,모집단의 일부를 표본조사를 병행하는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실시할 비를 하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등록센서스를 추진하기 해서는 몇 가지 제 조건이 필요하다.

(1)먼 ,센서스 결과표를 생성하기 해 인구,가구 주택에 한 국단

의 행정자료가 있어야 한다.(2)두 개 이상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행정자료

간 연계가 이 져야함으로 연계키를 확보해야 한다.(3)행정자료의 개념과

정의를 통계 목 에 맞게 바꾸어 주어야 한다.즉,행정자료를 통계자료로

환해야 한다.(4)그리고 각 부처,학계를 비롯한 국민 공감 가 형성되

어야 하며,개인의 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법 ․제도 기반이 확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등록센서스를 추진하기 해서는 두 개 이상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행정자료 간 연계가 제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행

정자료 연계의 매칭률(matching rate) 연계의 매칭정확도(m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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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uracy)를 높이고자 하는 데 있다.매칭률 매칭정확도를 높이기 해서

는 연계이 에 표 화가 필요하다.행정자료 간 는 조사자료와 행정자료

간 연계의 효율성 제고를 해 표 화를 해야 하며,표 화는 불일치성 제거

이름과 주소와 같은 텍스트 항목의 싱1)을 포함한다.표 화 상은 주

소와 항목이 있다.주소를 표 화하는 것은 연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해서

라고 할 수 있으며,항목의 표 화는 연계를 한 연계키뿐만 아니라 행정자

료를 통계자료로 환하기 해 행정자료의 값을 통계작성을 해서 필요하

다고 볼 수 있다.

연계율

인구자료 가구자료 주택자료

주민등록 연계율(%) 세 수 연계율(%) 건축물 장 연계율(%)

2차 시험조사 87,414 74.7 33,756 66.9 25,130 69.8

3차 시험조사 91,175 80.5 31,471 78.9 26,895 90.8

<표 2-2> 시험 사 료  주민등 , 건 물  연계 결과

( 사 료  행 료 간 연계)

*자료출처:한국인구학회(2009),「등록센서스 기법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시험조사 세 수
주민등록부 기

세 수 연계율(%)
주택수

건축물 장 기

주택수 연계율(%)

2차 33,756 73.5 25,210 76.0

3차 31,471 82.8 26,895 78.7

<표 2-3> 주민등 과 건 물  연계 결과(행 료 간 연계)

*자료출처 한국인구학회(2009),「등록센서스 기법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2009)

본 연구에서는 연계키의 표 화 방안,연계작업의 정확성 효율성 제고

방안,조사자료와 행정자료 간 연계를 통한 결과표 작성 분석 등에 하

여 논의하고자 한다.먼 ,본 연구는 주소와 항목의 표 화에 한 구체

인 방안 규칙의 마련과 연계작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계단계의 규칙과

체계성을 확립한다.이러한 연계단계의 규칙과 체계성을 바탕으로 하여,연

1) 산분야나 언어학에서는 싱(parsing) 는 구문분석(syntaticanalysis)는 텍스트를 분

석하는 과정(theprocessofanalyzing atext),특히 일련의 문자열을 유의미한 토큰

(token)으로 분해하고 이들로 이루어진 구문분석 트리(parsetree)를 만드는 과정을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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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통한 결과표(outputtables)를 작성하고 그 내용에 해 분석을 실시하

는 것이 최종 인 목표이다.

제2 2009년 정책연구용역 ‘행정자료 활용을 한 자료 매칭의 최

방안 연구’에 한 심층분석

1.자료연계의 방법론

가.인구자료 매칭

두 인구자료의 연계작업을 해 사용된 연계키는 주소,성명,생년 생

월,성별,가구주와의 계이며,연계작업에서 고려한 연계키의 우선 고려 순

는 <표 2-3>과 같다.

항목
매칭작업

비고
연계키 우선고려순

주소 본번 표 화(AM) 2

부번 표 화(AS) 3

동명표 화(AD) 3

호명 표 화(AR) 3

성명 성(NL) 1

이름(NE) 1

생년 생월 생년(BY) 2 제2차 시험조사의 세는 나이

를 생년으로 변환시켰음생월(BM) 2

성별 성별 4

가구주와의

계
가구주와의 계 코드 4

주민등록 자료의 세 주와

의 계코드를 변환하여 시

험조사 자료와 일치시켰음

<표 2-3> 료  매칭 업  해 사  연계키  우 고 순

가구주와의 계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사용하는 개념이고,세 주와의

계는 법 개념으로 이 두 자료를 연계하기 하여 주민등록의 세 주와의

계코드를 가구주와의 계 코드로 시험조사 자료와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

다.

나.주택자료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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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료의 연계작업을 해 연계키로 사용된 정보는 주소,층,건물명,면

,건축연도이다.연계작업 시 고려한 연계키의 우선순 는 <표 2-4>와 같

다.

항목
매칭작업

비고
연계키 우선고려순

주소 본번 표 화(AM) 1

부번 표 화(AS) 1

동명 표 화(AD) 1

호명 표 화(AR) 1

층 층 1 층 연계키는 주소,호수
는 거처번호를 활용하
여 생성하 음건물명 건물명 2

면 면 3

건축연도 건축연도 코드 4

<표 2-4> 주택 료  매칭 업  해 사  연계키  우 고  순

주택자료의 연계작업과정에서 주요 특징은 동표기 변환,건축연도 재코드

화 다.주택자료의 연계키로 사용된 항목들 에서 건축연도코드에서 건축

물 장자료와 시험조사자료의 연도는 시험조사 자료에서 조사하는 범주와

일치하도록 변환작업을 실시하 다.

다.세 -가구 매칭

세 와 가구를 두 가지 개념으로 매칭하 다.첫 번째는 주민등록자료와

시험조사 자료에 공통 으로 있는 주소(본번,부번,동명,호명)만을 연계키로

고려한 것으로 이를 “주소매칭방법”(address-basedmatching)이며,두 번째

는 주민등록자료의 세 원과 시험조사 자료의 가구원이 일부라도 매칭된 경

우만을 세 와 가구의 매칭으로 인정하는 “구성원매칭방법” (household

membership-basedmatching)이다.

여기서 ‘주소매칭방법’은 주소의 오류 등을 악할 수 없고, 한 주민등록

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실존하지 않는 세 주민등록에는 등재 되어 있지

않지만 실존하는 가구의 매칭에 해 악하기가 어렵다는 문제 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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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구성원매칭방법’은 등재되어있지만 실존하지 않는 세 원(가구원)이

있거나 등재되어있지 않지만 실존하는 세 원(가구원)으로 인한 1세 다가

구 매칭이나 다세 1가구매칭으로 복잡한 세 와 가구매칭 결과가 도출된

다는 것이다.그러므로 ‘구성원매칭방법’과 ‘주소매칭방법’ 어느 것이 더

좋거나 더 한 것을 말하기 어렵다.

라.행정자료 매칭

행정자료는 주민등록과 건축물 장으로 주민등록은 조사자료의 인구부문과

연계를 실시하고,건축물 장은 조사자료의 주택부문과 연계를 실시한 바 있

다.

이에 행정자료 연계는 조사자료의 인구부문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주민등

록과 조사자료의 주택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건축물 장의 연계를 통하여

기존의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하여 획득할 수 있었던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자료를 생성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그래서 주민등록과 건축물 장의 공통

정보인 주소와 건물명을 연계키로 하여 연계작업을 수행한다.

마.매칭과정의 주요 략

여러 단계에 걸쳐 매칭이 이루어진 인구부문과 주택부문의 매칭에서는 제2

차와 제3차 조사가 각각 별개로 수행되었으며,최 한의 매칭률을 얻고자 노

력하 다.우선 첫 단계에서 연계키가 모두 일치하는 사례를 추출하 고,후

속 단계에서는 요도가 낮다고 단되는 연계키를 순서 로 제외하면서 매

칭작업이 이루어졌다.매칭작업의 하 단계에서 일부의 연계키만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 불안한 형태의 매칭사례들은 직 으로 다른 정보들을

조하는 수작업의 과정을 통하여 매칭 여부를 다시 단하 다.그리고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매칭되지 않고 남아 있는 사례들은 더 이상 매칭되지 않

음을 확인하는 수작업이 이루어졌다.

(1)인구자료의 매칭

인구자료의 매칭에 사용한 연계키는 주소,성명(이름),출생연월,성별,가

구주와의 계 는데 매칭과정에서 략 으로 고려한 매칭항목은 성명과

출생연월,동명표 화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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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의 경우에는 소양래-소양례 등과 같이 발음이 비슷해서 발생한 오류,

코딩시 발생할 수 있는 펀칭오류 등을 찾아볼 수 있어 성과 이름 한자가

같은 사람,이름만 같은 사람을 동일이름으로 고려하여 매칭과정에서 한 가

지 략으로 포함시켰다.

출생연월의 경우에도 세는 나이와 만 나이,그리고 양력과 음력의 혼용에

따른 오류가 개입할 개연성이 높다.나이가 높아질수록 실제 나이와 주민등록

나이가 차이나는 경향도 발견된다.이를 감안하여 매칭작업의 하 단계 일부

에서 출생연월에 한 오차범 를 최 ±3년까지 허용하 다.3차 시험조사

지역의 매칭에서 주소 동명은 101동(호)을 1동(호)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이에 매칭의 하 단계에서는 동명의 맨 끝자리만을 연계키로 사용하 다.

(2)주택자료의 매칭

매칭률의 향상을 한 주택자료 매칭과정의 가장 요한 략은 건축물

장 자료와 시험조사 자료에서 주택종류가 ‘APT인 경우’와 ‘APT가 아닌 경

우’로 구분하고 매칭작업을 진행한 것이다.먼 두 자료 모두 아 트라고

되어 있는 개체의 매칭을 최 한 추진한 후,매칭되지 않는 APT 자료는

“APT가 아닌 경우”의 자료와 통합하여 ‘매칭APT외 주택’이라고 명명하고

매칭작업을 진행한다.

략 으로 고려한 매칭항목은 ‘APT'매칭에서는 건물명이었고,’매칭APT외

주택‘매칭에서는 층번호 다.공통 으로 사용하는 매칭항목은 ’동(호)명 표

화‘이다.

‘매칭APT외 주택’의 매칭에는 주택종류가 단독주택,집합주택을 포함하고,

동일주소 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수가 2개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를 구분하고자 ‘층번호’를 생성하 다.다가구와 다세 주택에서 별도의 호

명이 있으면 이를 이용하여 층 변수를 생성하 다.시험조사 자료의 경우에

는 거처번호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층 변수를 생성하 다.

한 인구매칭에서와 동일하게 제3차 시험조사 자료의 매칭 시 주소 동

명과 호명은 101동(호)을 1동(호)로 표기 되어있는 경우가 있다.이에 매칭의

하 단계에서는 동명과 호명의 맨 끝자리만을 연계키로 사용하 다.

(3)세 -가구의 매칭

세 와 가구를 ‘주소매칭방법’과 ‘구성원매칭방법’의 두 가지 방안으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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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하 다.세 와 가구 매칭에서의 략은 ‘구성원매칭방법’에서는 주민등록

의 세 원과 시험조사 자료의 가구원이 일부라도 매칭된 경우만을 세 와

가구의 매칭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매칭된 인구자료를 이용한 것이다.

(4)행정자료 매칭

행정자료 매칭은 주소만을 이용한 매칭으로 략 인 내용은 없다.

2.표 화 연계방법의 문제

가.구체 인 표 화 규칙 부족

2009년 연구용역에서는 주소 항목에 한 "표 화 규칙"

(standardizationrule)을 용함에 있어서 포 인 부분만을 언 하고 있다.

가령,주소 동명은 101동(호)을 1동(호)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이

에 매칭의 하 단계에서는 동명의 맨 끝자리만을 연계키로 사용하면서 끝

자리 2자리만을 제2의 동명으로 다시 표 화하 다. 주소 건물명의

표 화는 건물명이 부분 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수정하여 단매칭

(judgmentalmatching)을 진행하 다.

‘매칭APT외 주택’의 매칭에는 주택종류가 단독주택,집합주택을 포함하기

때문에 동일주소 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수가 2개 이상이 될 수 있기 때

문에 이를 구분하고자 주소,호수 는 거처번호를 활용하여 층번호’를 생성

하면서 층명을 표 화하 다(<표 2-5>참고).

<표 2-5> 표  본규칙

표 화 구분 기본규칙

동(호)명

동(호)명 표 화코드는 4자리로 부여

101동 → 동명표 화 0101→ 재표 화된 동명표 화

01(뒤의 두자리)

건물명

일치하지 않는 건물명은 건물명을 수정하여 표 화함

건축물 장: 포란재아 트 강포란제아 트 →

강포란재아 트

층명 주소,호수 는 거처번호를 활용하여 층번호’를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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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연계단계 그룹화(S,M,W단계)분류기 의 불명확성

2009년 한국인구학회의 연구용역에서는 연계단계를 3개로 그룹화하 다.

그러나 문제는 이3개 단계의 "분류기 “(classificationcriteria)이 불명확하다

는 것이다.가령,제2차 시험조사 지역의 인구자료 매칭과정에서는 1단계부

터 16단계까지는 해당단계에서 연계키로 사용되지 않은 정보가 개체 간에

일치하지 않아도,개체 간에 매칭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단이 내려지지 않

으면 그것을 매칭되었다고 하고 이를 통합하여 S(Strong)단계라고 명명하

다.17단계에서 21단계까지는 해당단계에서 사용된 연계키에 의해서 매칭

된 개체들이 실제로는 매칭이 안 될 가능성이 S단계보다는 다소 높다고 보

면서 수작업(clericalwork)을 실시하 는데 이 단계를 M (Moderate)단계라

고 명명하 다.22단계 이후로는 반 로 불일치 된 정보를 요하게 보면서

매칭되었다고 확신할 수 없다면 매칭되지 않았다고 하는 암묵 인 가정을

제로 하여,주 인 단으로 수작업을 하 다.22단계부터 25단계까지는

W (Weak)단계라고 명명하 다.

그러나 이 3가지 그룹화에 한 분류기 은 명확하지 않다.S단계에서도

수작업을 하고 있어 수작업 여부로도 구분하기 어렵다.2009년 실시한 시험

조사 자료의 인구개체에 한 단계별 연계키 연계작업결과를 기 으로

평가한다면,연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주 단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그룹이 달라질 수 있다.M단계에서 실시되는 수작업에서도 주

단이 개입될 개연성이 단히 크다. 체 으로 볼 때,연계작업에서 S단

계,M단계,W단계의 분류에서 명확한 기 이 제시되어 있지 못하다는 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임이 틀림없다.

다.연계키 구성에 한 체계성 부족

연계키는 연계작업의 규칙에 따라 “연계키 구성”(matching key

configuration)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해질 수 있다.연계키를 구성하여

연계작업을 실시함에 있어서,연계율 향상에만 을 맞춤에 따라 연계키

구성에 한 체계성이 하 단계로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연계키는 표 화 정도나 효율성 정도의 에서는 평가될 수 없는 것이

부분이 분명히 있다. 상되는 매칭률에 한 하나의 기 정보를 얻는 것이

라는 면에서 2009년 한국인구학회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이 비효율 이고,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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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수작업과 주 단의 개입을 포함하는 모든 가능한 경우를 검토하

면서,본 연구는 연계키 구성에 한 "체계성"(systematization)이 부족하다는 평

가를 하게 되었다.

라.연계작업의 자동화 미약

본 연구는 2009년의 한국인구학회 연구용역은 연계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서,“연계 자동화”(matchingautomation)를 한 차가 제 로 마련되어 있

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을 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 모든 연계키를 이용하여 "정확매칭"(exactmatching)을

한다.두 번째 단계에서는 연계키 고려해야 할 "우선순 "가 낮은 것부터

하나씩 제외해 나가며 단매칭과 병행하여 실시한다.두 번째 단계부터는

정확매칭이 아니기 때문에 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 복매

칭”(duplicatedmatching)에 한 검토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그러나

복매칭 된 자료를 발견하고,검토함에 있어서 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아 수작

업으로 단하게 되며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연계작업의 자동화"(automatedmatchingalgorithm)는 많은 양의 행정자

료를 연계시키고 분석해야 하므로 필수 인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3.표 화 연계방법의 개선방향

가.표 화 규칙의 구체화 고도화

본 연구를 통해서 습득한 다양한 매칭경험에 한 세 한 검토를 통하여

매칭작업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특히 이러한 개

선작업은 시 의 행정자료를 기 으로 매칭작업 효율화 방안과 2015년에

사용될 새주소 체계와 건축물 장 DB의 완성을 제로 하는 매칭작업 효율

화 방안이라는 두 가지 작업이 모두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특히 후

자의 경우를 염두에 두는 경우에는 통계청은 물론 행정자료 유지․보수기

인 앙부처가 행정자료 표 화에 한 의지가 충분하다는 것을 제로 하

여야 하며,이 때문에도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2015년 등록센서스의 추진 작

업에 있어서도 “행정자료의 표 화”가 연계방법론의 개발에 있어서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주소 항목을 표 화 하는 데 있어서 일반 인 표 화 규칙을 구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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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체 인 표 화 규칙을 작성하고,연계율 향상을 한 표 화 규칙을

더 고도화 시키고자 한다.

나.시뮬 이션을 통한 연계단계 그룹화의 분리기 구체화

많은 연계단계를 S(Strong),M (Moderate),W (Weak)단계로 분류하는데

있어서 본 연구는 연계작업의 시뮬 이션을 실시함으로 해서,향후 연계업무

를 담당하게 실무담당자가 연계단계를 분류하는데 있어서,주 인 단이

아닌 명확한 분류기 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연계작업규칙의 명확한 기 설정 연계키 구성의 체계화

여러 가지 연계항목을 이용하여 연계키를 구성하여 작업할 연계단계를 설

정함에 있어서 연계작업규칙의 명확한 기 을 설정하고자 한다. 연계키

구성의 체계화를 통하여 연계키를 구성할 때는 우선순 를 고려하여 제거하

는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연계작업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하여, 본 연구는 시뮬 이션을 이용한

연계단계를 참고하여 명확한 작업규칙을 확립하고자 한다. 연계키를 구성

할 때 연계항목을 제거함에 있어서도 일정한 규칙을 찾아보고자 한다.

라.연계작업의 자동화 구

2009년 한국인구학회 연구용역보고서 상에 연계 로그램에 한 내용이 포

함되어 있지는 않다.시험조사와 같은 소규모의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국을 동시에 조사하는 방 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규모의 행정자료 데이

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연계 로그램의 구축은 필수 이다.따라서

향후 2009년 연구한 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할 때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

므로 2010년 연구에서는 연계 로그램에 해서 언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3 연계키의 표 화 방안 연구

1.주민등록과 가족 계등록부,주민등록과 건축물 장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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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주택총조사에서 행정자료를 활용하기 해서는 해당 행정자료의 기록

들을 서로 연계해야 하며,개인식별코드(individualidentifier)는 주민등록번

호이며,건물식별코드는 주소이다.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고유한 번호이므

로 이를 활용하여 행정기 의 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범 안에서 통계작성

을 목 으로 행정자료를 연계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주소는 지번(地番,

landplot-basednumberingsystem) 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주민등록번

호처럼 정확하게 연계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개연성이 크다.그러나 재의

지번 심 주소체계에서 향후에는 "도로와 건물 심의 새주소 체계

"(street-namehouse-numbersystem)를 사용하게 되므로,행정자료의 연계가

지 보다 용이할 것이다.

주민등록과 가족 계등록부,건축물 장 등 행정자료의 연계를 해서는

연계키를 확보해야 한다.주민등록,가족 계등록부,4 보험 등의 연계는

개인식별코드를 인구 연계키로 사용하며,주민등록과 건축물 장 등의 연계

는 건물식별코드를 이용하여 가구-주택 연계키로 사용한다.

따라서 연계율 향상을 해서는 표 화가 우선 으로 이루어져야 하며,행

정자료 간 연계에 있어서 표 화는 개인식별코드의 표 화와 건물식별코드

의 표 화로 나 수 있다.

<그림 2-1>행정자료 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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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개인식별코드의 표 화

주민등록과 가족 계등록부 등을 연계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암호

화”(encryption)되어 리되고 있다.암호화된 키(i-pin)를 통해서 생성된 번

호를 이용하여 행정자료 간 연계를 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표 화 작업을

실시할 필요는 없다.

<표 2-6> 행 료 간 주  표  차 ( 시  심 )

유형 지역 번지
주민등록 건축물 장

건물명 동 호 건물명 동 호

건물명 는

동명이 없음

원내동 92-10 이화빌라 A 102 - A 102

원내동 93-1 청빌라 나 201 - - 나동201호

원내동 208-8 골드빌리지 가 301 - - 301

건물명 다름

도룡동 431-6 아 트 103 804
덕연구원 아

트
103 804호

지족동 520-1
열매마을아 트8

단지
812 1001

열매마을아 트8단지

새미래
812 1001호

아 트 유무

는 표기

차이

구암동 596-6 유성타워 - 303 유성타워임 아 트 - 303호

원내동 394 샘물타운 302 1309 샘물타운아 트 302 1309호

구암동 627-1 롱마을(아) 3 1006 롱마을아 트 3 1006호

민동 460-1 삼성푸른APT 101 303 삼성푸른아 트 101 303호

장 동 265-1 신빌라 1 102 신연립주택 1 102호

노은동 553-8
스타돔주상복합

아 트
- 708 노은스타돔아 트 - 708

회사명포함우무 신성동 152-1 두 아 트 101 1002 림두 아 트 101 1002호

-단지(-차)

포함 유무
상 동 445 유성목련아 트 102 1301 목련아 트1단지 102 1301호

띄워쓰기 차

이
산동 298

산휴먼시아

2단지아 트
201 603

산휴먼시아2단지

아 트
201 603

숫자표기차이 지족동 905-5 경남아 스빌∥ - 504 경남아 스빌2 - 504호

주민등록오류 지족동 840-1 국민타운 - 100 국민타운 - 100호는없음

일반건축물

로 호별

정보 없음

도룡동 381-42
엘지화학사원아

트
5 105 LG화학 사원아 트 5동

추목동 567 육 아 트 206 201 아 트 206동

건축물 장

락

추목동 584 공 아 트 268 203

추목동 591 해 아 트 249 301

도룡동
381-4

2

엘지화학사원기

숙사
3 108

정동 222-1 교정아 트 가 106

다가구단독

주택 유형

- 건물명 /

동명 차이

궁동 401-1 - 가 103 - -

구암동 630-24 월드빌라 B 501 구암동다가구1
구암동다가구

1

구암동 630-26 월드빌라 A 501 구암동다가구2 구암동다가구2

나.건물식별코드의 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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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과 건축물 장 행정자료의 연계키는 주소이며 주소의 표 화는 다

음과 같은 일련의 차를 거친다.

(1)주소의 구성 표 화 형태

건축물 장의 주소는 법정동 코드 10자리와 산,번지(본번,부번),건물명,

동명,호명으로 이루어져 있다.이것은 향후 연계율의 향상을 해 건물명에

한 키워드와 층구분,층을 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AS-iS 】

시도 시군구 법정동 번지 건물명 동명 호명

경상북도 경산시 와 면 덕산리 594-1 다인아 트 104동 101호

【 TO-BE 】

법정동코드
행정구역

분류코드
산 번 지 건물명

키워드

(건물명)
동 층구분 층 호

4729031022 3710031 1 05940001 다인아 트 다인 0104 20 1 0101

<표 2-7> 건 물 산 료  주

구성 시군구 법정동 지구분 번 지 건물명 동 층구분 층번호 호

시 47290 31022 2 0594 0001 다인아 트 104동 20 1 101호

<표 2-8> 건 물  지 코드  층  코드

지구분 지 산 블럭

코드 0 1 2

층구분 지하 지상 복수층(하층)복수층(상층) 옥탑 각층

코드 10 20 21 22 30 40

(2)주소 연계키 표 화 규칙

일반건축물의 주소 연계키는 PNU(시도+시군구+법정동+산+번+지)라고 할

수 있고,집합건축물의 주소 연계키는 PNU+건물명+동+(지하)+층+호이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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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표 화는 ‘지구분,건물명,동,층,호’를 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주소표 화의 기본원칙은 ① 건물명,동명,층번호,호명의 칼럼에 맞는 데

이터 정제이고,② 데이터 정제 후 각각의 규칙에 따라 정비이며 ③ 품질

검의 단계라고 볼 수 있다.1단계는 ‘건물명’에 있는 ‘동명’은 ‘동명’으로,‘동

명’에 있는 ‘건물명’은 ‘동명’으로 이동 등이고 2단계의 규칙은 각각의 규칙을

참조하고자 한다.

(가)건물명 표 화

<표 2-9> 건물  표  본 규칙

단계 표 화 규칙 시(방법) 비고

1
명칭 사이, 앞뒤

공란 제거

남양주양지e-편한세상 2단지 → 남양주양지e-편한세상2

단지
산처리

2 특수문자 제거 남양주양지e-편한세상2단지 → 양지e편한세상2단지 산처리

3 apt,맨 apt→ 아 트,APT→ 아 트,맨 → 맨션 등 산처리

4
건물명 키워드

리

※ 본문(3)공동주택 련 건물명에 한 키워드 리

참조
산처리

5
건물명이 없는 경

우 보완

① 공동주택공시가격 자료 연계 보완

*온나라(http://www.onnara.go.kr/):공동주택공시가

격 조회

산처리

&수작업

② 다음,네이버,네이트 등 포털에서 자료․지도 검색

③ 주소정제사이트 이용 등
수작업

<표 2-10> 건물  키워드 리 시

법정구역 건물명 지역명 키워드 단지 주택

경상북도 구미시 진평동 구미진평주공아 트 구미진평 주공 - 아 트

경상북도 김해시 장유면
율 마을

주공13단지아 트
- 율 마을주공 13단지 아 트

경상남도 양시 삼문동 삼문휴먼시아아 트 삼문 휴먼시아 - 아 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동

흥덕마을11단지경남아

스빌
-

흥덕마을경남아

스
11단지 빌

주 역시 남구 선동 선 더쉴 1단지 선 더쉴 1단지 -

서울특별시 송 구 송

동
2차한양아 트 - 한양 2차 아 트

인천시 계양구 박 동 계양1차 하우스토리 계양 하우스토리 1차 -

*본문 (3)건물명 키워드 부여 규칙 참조



23

(나)동명 표 화

동명에 하여 표 코드를 부여하는 목 은 자료 간 연계의 효율성을 향상

시키기 해서이다.표 화하는 방법은 4자리 코드화를 통해 일치하도록 구

성하고 있다(<표 2-11>참고).

<표 2-11> 동  표  본 규칙

단계 표 화 규칙 시(방법) 비고

1 공백 제거 산처리

2 특수문자 제거

‘-’,‘()’등 제거, *‘,’는 미제거(101,102동 →

101,102)

*단 숫자 사이의 ‘-’미제거(101-102→ 101-102)

산처리

3 ‘-동’에서 ‘동’삭제 101동 → 101 산처리

4 ‘제-’ 제1동 → 1 산처리

5 ‘-형’,‘-Type’삭제 A형 → A,B형 → B,C타입 → C,Atype→ A 산처리

6 ‘-호동’에서 ‘호동’삭제 1호동 → 1,A호동 → A 산처리

7 ‘주건축물-’,‘주-’ 주건축물제1동 → 1,주상가동 → 상가 산처리

8 ‘동 ’에서 ‘’삭제 동 → 동,서 → 서,본 동 산처리

9 ‘-타워’제거 A타워 → A,B타워 → B 산처리

10 ‘-층’,'-호‘제거
101동 1층 → 101,1층 → 제거,101동 101호 →

101
산처리

11 ‘숫자+단지’제거 (2단지)→ 제거 산처리

12
‘건물명+숫자+동’에서 동

추출

문화아 트 101동 → 101,두산아 트 302동

→ 302

13 새주소 제거
101동(운산길63)→ 101,110동(주공1․2길27)→

110

13 알 벳 표기 에이 → A,비,삐,비이 → B 산처리

14
동명 길이로 건물명 추

출
샘머리아 트 101동 :11자리

15 혼합형태는 숫자 우선
4동 상가동 → 4,상가동B→ B,25동(상가)→

25,부3→ 3

16
동명칭이 없는 경우 보

완

① 온나라(http://www.onnara.go.kr/):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② 다음,네이버,네이트 등 포털에서 자료․지도

검색

③ 주소정제사이트 이용 등

17 동명칭이 2개인 경우

① 1개를 삭제시켜도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1개

삭제

-101가,102나,103다....인 경우 101,102,103

기입

② 1개를 제외시킬 경우 복이 발생하는 경우

그 로 유지

-101가,101나 → 101가,101나

※온나라에서 공동주택 검색,다음,네이버 등에

서 지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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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표 화 규칙 시(방법) 비고

1 공백 제거 산처리

2 특수문자 제거

‘-’,‘()’,‘<>’등 제거

*‘,’는 미제거(101,102동 → 101,102)

*단 숫자 사이의 ‘-’미제거(101-102→ 101-102)

산처리

3 ‘-호’에서 ‘호’삭제 101호 → 101 산처리

4 ‘동명’은 삭제 101동 1409호 → 1409,3동 1008호 → 1008 산처리

5

2개 이상이 혼합된 경우에

는 1개 정보 제거 시 다른

호와 구분이 되는 경우에

는 제거

에이-118,D-1708호,A-2702호

1)‘에이’를 제거했을때 unique한 경우에는 동명으로 처리

는 제거(에이-118→ 118)

2)‘에이’를 제거했을때 unique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수문

자 ‘-’제거 알 벳으로 변환(에이-118→ A118)

6 ‘지하’지칭 용어 삭제

지하,지층,지1,지하1,지하101,B1,B01,B101등은 층구

분코드에 ‘지하(10)’생성 후 지하를 지칭하는 지-,B-삭제

지하1호 → 1(층구분에서 ‘지하’입력)

지하-64호 → 64(층구분에서 ‘지하’입력

산처리

7 ‘-층 -호’

1층 5호 → 105,2층 1호 → 201

*호가 4자리 이상인 경우는 미처리 :1층 1478호 → 1478

*층정보가 반 된 경우는 미처리 :7층 711호 → 711

*층정보가 상이한 경우 미처리 :5층 602호 → 602

*상가, 포는 미처리 :1층 066호 → 066

산처리

8 ‘제-호’에서 ‘제-’제거 제602호 → 602 산처리

료마다 동  A동, 가동, 1동, 101동, Ⅰ동 등  태   리하고  문에 연

계 지 않는 문  보 하  해 숫 태  열 하여 리하고 다(<표 2-12> 참

고). 것   표 코드  간  하고  하는 것 고, 본 연계는 스트  1차 

연계 후, 표 코드  2차 연계가 가능하도  하 다(<표 2-13> 참고).

   <표 2-12> 4 리 코드  통해 치하도  

유형

코드 숫자1 문 한 로마자 숫자2* 코드(1차)

0001 1 A 가 Ⅰ 101 0101

0002 2 B 나 Ⅱ 102 0102

0003 3 C 다 Ⅲ 103 0103

0004 4 D 라 Ⅳ 104 0104

0005 5 E 마 Ⅴ 105 0105

0006 6 F 바 Ⅵ 106 0106

0007 7 G 사 Ⅶ 107 0107

0008 8 H 아 Ⅷ 108 0108

0009 9 I 자 Ⅸ 109 0109

0010 10 J 차 Ⅹ 110 0110

… … … … … … …

*숫자2유형은 1차 코드(0101),2차 코드(0001)생성

<표 2-13>  표  본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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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명이 특수한 것은 ‘표 동명’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

하여 생성되지 못한다. 를 들면 동명이 아 트,오피스텔,비 스,쥬피터,

헤라 등이다.경비동, 리동,상가 등은 서열화 될 수가 없어 표 동명을 부

여하지 못하고 있다.물론 B동-6,나7동,가형1동,3동나,마6동 등과 같은 혼

합사례도 부여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다)호명 표 화

호명에 한 표 화 방법은 4자리 코드화를 통해 일치하도록 구성하고 있

으며 동명 표 화 방식과 동일하게 구성한다.지하 호명에 해서 9×××으로

표 화하고 있다. 를 들면 지하 101호는 ‘9101’,지하1호는 ‘9001’로 부여한다.

(라)층명 표 화

층명 표 화는 층구분 코드의 생성과 층번호 생성으로 나 수 있다.층구

분코드는 지상,지하,옥탑으로 분류되고 층번호는 1층은 1,지하2층은 2,옥

탑은 null값으로 부여하면 될 것이다(<표 2-14>참고).

<표 2-14> 층  표  본규칙

단계 표 화 규칙 시(방법) 비고

1 층구분코드 생성 1층 → 지상,지하2층 → 지하,옥탑 → 옥탑 산처리

2 층번호 생성 1층 → 1,지하2층 → 2,옥탑 → 없음(null) 산처리

(마) 지구분 표 화

자료마다 ‘산’과 ‘지’의 구분코드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 통일할 필요성

이 나타났다.각각으로 부여된 구분코드를 ‘지 =1’,‘산 =2’로 표 화 하

도록 한다(<표 2-15>참고).



26

<표 2-15> 지  표  본규칙

지구분 지 산 블록

건축물 장 코드 0 1 2

주민등록 코드 1 2

SGIS코드 1 2

 

표 화 1 2

(3)공동주택 련 건물명에 한 키워드 리

건물명 키워드를 리하는 것은 건물명을 사용자마다 다르게 사용함으로써

텍스트 체를 볼 때 동일 주소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주소로 인식되어 진다.

그 결과 연계될 수 있는 자료이지만 연계되지 않을 수도 있다.따라서 연계

를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해 공동주택 련 건물명을 키워드로 리하고자

한다.지역명과 단지/차,주택을 의미하는 정보를 분리시켜 키워드를 리하

고자 하며,기업/시공사명을 분리하는 게 가능할 경우 분리( :삼성, ,

우,SK,포스코,롯데 등)한다.

건물명 키워드의 활용 목 은 연계의 효율성 정확성 제고,연계된 데이

터에 한 검증용(키워드 자수 일치율 비교) 주소 DB에서 건물명 키워

드로 인덱스 생성하여 빠른 검색이 가능토록 하기 해서이다. 를 들면,

공동주택명이 반석마을르네상스인 경우를 일치시키고 난 뒤,다시 키워드인

반석마을로 연계시키는 것이다.

<표 2-16> 건물  키워드 여 시

법정구역 건물명 지역명 키워드 단지 주택

경상북도 구미시 진평동 구미진평주공아 트 구미진평 주공 - 아 트

경상북도 김해시 장유면
율 마을

주공13단지아 트
- 율 마을주공 13단지 아 트

경상남도 양시 삼문동 삼문휴먼시아아 트 삼문 휴먼시아 - 아 트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덕

동

흥덕마을11단지경남

아 스빌
-

흥덕마을경남

아 스
11단지 빌

주 역시 남구 선동 선 더쉴 1단지 선 더쉴 1단지 -

서울특별시 송 구 송 동 2차한양아 트 - 한양 2차 아 트

인천시 계양구 박 동 계양1차 하우스토리 계양 하우스토리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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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 키워드 부여 규칙은 다음과 같다.

먼 건물명의 시작이 지역을 의미하는 단어와 일치할 경우는 분리한다.

시도,시군구,읍면동에 해당하는 단어와 일치하는 경우 지역명을 분리한다

(<표 2-17>참고). 를 들면 서울특별시, 역시,유성구,둔산동 등(①~

④)이다.시도,시군구,읍면동을 의미하는 음 을 제외 후 지역명을 분리한

다. 를 들면 서울, ,유성,둔산 등(⑤)이다.아래의 표에서 ③~④의 명

칭에서 ‘읍,면,동,가,리’를 제거 후 ○○마을도 분리한다.즉,둔산동은 둔

산마을,반석동은 반석마을,백석동은 백석마을,용곡동은 용곡마을 등이다.

<표 2-17> 지역  리 시

①시도 ②시군구 ③행정동 ④법정동(리) ⑤추가 비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내수동 서울,종로,
사직,내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세종로 서울,종로,
사직,세종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신문로1가
서울,종로,
사직,신문,
신문로

*로+숫자+가의 경우 ‘로+숫자+
가’제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제2동 하월곡동 서울,성북,
길음,하월곡 제+숫자는 제외

구 역시 북구 고성동 고성동2가 구,고성,
고성동

시도,시군구,읍면동을 제외하고
1자인 경우는 미처리

경기도 주시 조리읍 원리 경기, 주,
조리, 원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만운리 경북,안동,
풍산,만운 도 단 는 임말 사용

다음으로 주택을 의미하는 단어는 분리(※오타,약어 등 포함)한다 (<표

2-18>참고).

마지막으로 1단지,1차,2단지,2차,10단지,11차와 같이 숫자+‘단지’,숫자

+‘차’인 경우 단지로 분리한다.로마자 Ⅰ,Ⅱ도 단지로 분리하며 퇴계(1)주공

아 트와 같이 (1),(2)에 한 것도 퇴계/주공/1단지/아 트로 단지 분리한

다.건물명 마지막 자리가 숫자로 끝나는 경우 단지정보로 단한다. 를

들면 주공2는 주공/2단지,석사1아 트는 석사/1단지/아 트로 분리한다.건

물명인지 동명인지 모호한 경우가 있으므로,원 건물명 는 지역명과 주택

을 의미하는 단어 분리 후 남은 명칭의 마지막 숫자가 1자리인 경우로 제한

한다. 한그린201,갤럭시21과 같다.

그러나 <표 2-19>에서, 규칙 용 후 키워드가 공백(null)으로 남을 경

우가 있으므로 그 경우는 지역명란에 있는 단어를 키워드로 리하거나 지

역명 한 공백인 경우 주택을 의미하는 단어를 키워드로 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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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리할 주택 칭

아 트 APT A.P.T (아)

타운 타운아 트 타운빌리지 (주)

맨션 맨 멘 그린빌

크 크타운 크맨션 크멘

빌 빌라 빌라트 빌라지

빌리지 빌리지빌라 빌라타운 크빌

하이빌 하이츠 하이츠빌 하이츠빌라

라자 라쟈 시티빌 사택

주상복합 주상복합아 트 주상복합빌딩 오피스텔

주택 주택빌라 아트빌 아트빌라

빌딩 B/D 센터 센타

센터빌딩 센타빌딩 타워 타워맨션

오피스텔

힐 텔 연립주택 연립

다세 주택 다세 원룸 투룸

하우스 가든 뷰 임

임 아 트 임 APT (임 ) 구임 아 트

임 주택 사원아 트 사원임 아 트 사원주택

<표 2-19> 규칙  후 키워드가 공  남는 경우  사

법정구역 건물명 지역명 키워드 단지 주택

경남 창원 창원다세

창원 - - 다세

⇩

- 창원 - 다세

- 다세 주택

- - - 다세 주택

⇩

다세 주택

2.인구자료 연계,세 -가구 연계,주택자료 연계

조사자료와 행정자료 간 연계를 해서는 행정자료의 항목 표 화가 필요

하다.인구자료 연계는 조사자료의 가구원과 주민등록을 연계하고 이름,생

연월,성별,가구주와의 계를 사용한다.조사자료의 주택과 건축물 장을

연계하는 주택자료 연계는 면 과 건축년도를 항목 연계키로 사용한다.

가.성별 항목 표 화

주민등록 자료를 이용하여 남자와 여자의 성별 항목을 작성하기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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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제시된 <표 2-20>과 같은 처리가 필요하다.

<표 2-20> 별 항  행 료 표  사

항목 총조사 코드 행정자료 항목 행정자료의 표 화

성별

• 남 → 1

• 여 → 2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주민등록번호 7번째 자리로

성별 구분

*9,1,3→ 남자

*0,2,4→ 여자

나.연령 항목 표 화

주민등록자료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연령항목을 작성하기 해서는

<표 2-21>과 같은 처리가 필요하다.그러나 연계키로서는 연월을 그 로 이

용하므로 주민등록번호의 생년 2자리를 4자리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2-21> 연  항  행 료 표  사

항목 총조사 코드 행정자료 항목 행정자료의 표 화

나이

• 주민등록 생년월

일

(만 나이)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주민등록번호 7번째 자리로

출생 년 를 악하고,

*9,0→ 1800년

*1,2→ 1900년

*3,4→ 2000년

• 주민등록 1~6째 자리의생년

월일을 이용하여 만 나이 계

산

<성별 만나이 표 화 시>

주민등록 호 생년월 *만나

990405-9****** 18990405 남 109

620717-2****** 19620717 여 46

061225-3****** 20061225 남 2

*만나이 계산 :2009.1.9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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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자료 인구주택총조사

세 주와의 계 가구주와의 계 코드

본인 가구주 ①

처,남편 가구주의 배우자 ②

자 자녀 ③

자부,사 자녀의 배우자 ④

부,모,양부,양모 가구주의 부모 ⑤

장인,장모,시부,시모 배우자의 부모 ⑥

손,외손,손부,손서 손자녀,그 배우자 ⑦

증손 증손자녀,그 배우자 ⑧

조부,조모,장조부,장조모,시조모,외조부,외조모 조부모 ⑨

형,제, 이,매,오빠,형수,제수,처남,처제,형부,

매부,제부,처형,처남 ,시 이,올 ,시숙,동서
형제자매,그 배우자 ⑩

조카,처조카 형제자매의 자녀,그 배우자 ⑪

백부,백모,숙부,숙모,고모,고모부,이모,이모

부,외숙,외숙모,처고모,처이모
부모의 형제자매,그 배우자 ⑫

친척,외가친척,이종,시가친척,이질,처가친척,

질부,종제,외종,고종,종형,종제수,종형수,당

질,처이종,종매

기타 친인척 ⑬

동거인 기타 동거인 ⑭

<표 2-22> 주민등  주  계

다.가구주와의 계 항목 표 화

주민등록자료 세 주와의 계 코드를 이용하여 가구주와의 계 항목

을 작성하기 해서는 <표 2-22>과 같은 처리가 필요하다.

라.거처의 종류 항목 표 화

건축물 장 주택코드를 코딩함에 있어서 거처의 종류 분류방법은 다음과

같다.일반은 ‘층별개요’,집합은 ‘유공용면 ’의 코드별로 1차 분류하고,

집합건축물은 유공용면 테이블에서 ‘유’만 선택하여 분류한다(<표

2-23>참고).그리고 일정기 (<표 2-24>참고)에 의거하여,거처단 별 2차

거처종류를 생성한다(<표 2-25>참고).일정기 이라 함은 일반은 건축물

장 테이블의 장종류코드 ‘2(일반건축물)’의 PK별로 1개 부여하고,집합은

건축물 장 테이블의 장종류코드 ‘4( 유부)’의 PK별로 1개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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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3>  블  칼럼

구분 종류 테이블명 컬럼명

코드별

일반건축물
표제부 주용도코드,기타용도

층별 개요 주용도코드,기타용도

집합건축물
표제부 주용도코드,기타용도

유 공용 면 주용도코드,기타용도

거처별

일반건축물
표제부 주용도코드,기타용도,가구수

층별 개요 면 ,주부속구분코드,면 제외여부

집합건축물
표제부 총동연면 ,지상층수

유 공용 면 주부속구분코드,면

 <표 2-24> 거처  단

구분 우선순 -1 우선순 -2 우선순 -3 우선순 -4

일반건축물
층별 개요 층별개요 표제부 표제부

기타용도 주용도 코드 기타용도 주용도코드

집합건축물
유공용면 유공용면 표제부 표제부

기타용도 주용도 코드 기타용도 주용도코드

※ 기타용도가 우선하는 이유

① 주용도 코드 락률이 기타용도보다 큼

② 주용도 코드는 푯값 1개로 구성되어 있고,기타용도는 신고한 상세내용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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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코드 코드명 설명

주택

(1)

11 일반단독주택

다가구(12)와 공동주택(02,20,30,40) 련 코드

단어가 없으면서 ‘주택’이란 단어가 있는 경우

(※주택과 포,소매 등 업용이 함께 있으

면 13으로 분류)

12 다가구단독주택 다가구,숫자+가구,주택(숫자)

13 업겸용 단독주택

공동주택(02,20,30,40) 련 코드 단어가 없으

면서 ‘주택 포’와 같이 주거용과 업용이

혼합

02 공동주택

1.용도 4개가 모두 공동주택이라 분류가 어려운

경우

2.아 트,연립,다세 가 충돌하는 경우

3.표제부 용도가 공동주택이나, 유공용면 의

용도가 모두 락된 경우

20 아 트
1.유공용면 의 용도 ‘아 트’란 말을 포함

하는 경우

30 연립주택
유공용면 의 용도 ‘연립’이란 말을 포함하

는 경우

40 다세 주택
유공용면 의 용도 ‘다세 ’란 말을 포함하

는 경우

50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주택이외

(0)
51 숙소

동 용도가 주택이 아니면서 층/호 용도가 숙소

일 때

(※주용도가 단독주택,공동주택이면서 기타용도

가 숙소인 것은 해당 주택으로 분류)

주택

(2)

52 고시원

동 용도가 주택이 아니면서 층/호 용도가 고시

원일 때

(※주용도가 단독주택,공동주택이면서 기타용도

가 고시원인 것은 해당 주택으로 분류)

60 오피스텔 ‘오피스텔’포함,‘업무시설’ 일부

주택이외

(0)

70 호텔,여 등 숙박시설

80 기숙사 특수사회시설

81 기숙사 ‘기숙’이란 단어 포함 는 학교의 생활 등

82 양로원 등 특수사회시설

주택(2

)
83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거시설 ‘노인복지주택’

주택이외

(0)

0 업용 포,소매 ,근린생활시설,병원,학교,백화 등

10 부속용

1.주용도 는 기타용도에 ‘주택’을 포함하면서

층용도 는 유공용면 의 기타용도가 ‘창고,

축사, 문, ,계단(실),경비실,주차장’등

2.‘주택’을 포함하면서 ‘연면 제외’일 때

미상 99 미상 용도 락으로 분류가 곤란한 경우

<표 2-25> 거처   코드표

※ 02,99는 2차 분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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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처의 종류 코딩단계는 ① 구축된 『사례사 』을 통한 1:1연계 분류,

② 『 산 규칙』 용에 의한 자동 분류,③ 수작업 분류 (→ 피드백 :

산 규칙 생성,사례사 구축),④ 코드별 주택코드 『품질 검』,⑤ 코

드단 의 주택코드로 거처 단 의 주택코드 생성,⑥ 거처 단 의 주택코드

『품질 검』 으로 이루어진다.

1단계는『사례사 』을 통한 1:1연계 분류이다.사례사 구축은 2009

년 5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수작업으로 코드를 부여하 다.

품질 검 후 사례사 정비가 2010년 7월부터 2010년 8월에 이루어졌다.사

례사 구축방법은 건축물 장 분기별 변동자료가 입수되면 1차 으로 ‘사례

사 ’으로 분류하 다.

2단계는 거처종류 코딩을 한『 산 규칙』 용하여 자동 분류하 다.

산 규칙 용방법은 일반건축물과 집합건축물을 구분하여 기타용도를 우선

으로 코딩하 다(<표 2-26>과 <표 2-27>을 참고할 것).주택코드별 분류되는

단어(※오타 포함)를 별도 리하고 주거용과 업용을 구분하고 가구수를

추출하 다.자세한 것은 ‘(부록 표 2-1)주택 코드부여 산 규칙’과 ‘(부록

표 2-2)기타용도코드 부여규칙’을 참조하기 바란다.

3단계는 사례사 과 주택코드 부여를 함에 있어서 산 규칙이 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동으로 분류한다.신규 건축물 용도는 수동으로 분류하고

그 결과를 사례사 에 산 규칙을 보완하여 다음에는 자동으로 처

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게 된다.

4단계는 층별,호별 주택코드로 거처단 코드를 생성한다(<표 2-28>.<표

2-29>,<표 2-30>참고).자세한 내용은 ‘(부록 표 2-4)거처단 주택코드 부

여 기 ’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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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1 CODE2 CODE3 CODE4

규칙
일련
번호

주택
코드

주택코드
명 동주용도(코드) 동기타용도(코드) 층/ 유주용도(코

드)
층/ 유기타용도(

코드)

1 11 일반단독 11 - - -

2 11 일반단독 - 11 - -

3 11 일반단독 - - 11 -

4 11 일반단독 - - - 11

5 11 일반단독 NOTIN('12','02','20
','30','40') 11 - -

7 11 일반단독 - 11 11 -

8 11 일반단독 - - NOTIN('12','02','20
','30','40') 11

10 11 일반단독 NOTIN('12','02','20
','30','40') - - 11

12 11 일반단독 NOTIN('12','02','20
','30','40') - 11 -

13 11 일반단독 -
NOTIN('12','02','03
','20','30','40','21','3

1','41')
- 11

15 11 일반단독 NOTIN('12','02','20
','30','40')

NOTIN('12','02','03
','20','30','40','21','3

1','41')
11 -

16 11 일반단독 -
NOTIN('12','02','03
','20','30','40','21','3

1','41')
NOTIN('12','02','20

','30','40') 11

18 11 일반단독 NOTIN('12','02','20
','30','40') - NOTIN('12','02','20

','30','40') 11

20 11 일반단독 NOTIN('12','02','20
','30','40')

NOTIN('12','02','03
','20','30','40','21','3

1','41')
- 11

23 11 일반단독 NOTIN('12','02','20
','30','40')

NOTIN('12','02','03
','20','30','40')

NOTIN('12','02','20
','30','40') 11

25 12 다가구단
독 12 - - -

26 12 다가구단
독 - 12 - -

27 12 다가구단
독 - - 12 -

28 12 다가구단
독 - - - 12

29 12 다가구단
독

NOTIN('02','20','30
','40') 12 - -

31 12 다가구단
독 - 12 IN('11','12') -

32 12 다가구단
독 - - NOTIN('02','20','30

','40') 12

33 12 다가구단
독 - - 12 11

35 12 다가구단
독

NOTIN('02','20','30
','40') - - 12

36 12 다가구단
독 12 - - 11

38 12 다가구단
독

NOTIN('02','20','30
','40') - 12 -

39 12 다가구단
독 12 - 11 -

40 12 다가구단
독 -

NOTIN('02','03','20
','30','40','21','31','4

1')
- 12

41 12 다가구단
독 - 12 - 11

43 12 다가구단
독

NOTIN('02','20','30
','40')

NOTIN('02','03','20
','30','40','21','31','4

1')
12 -

44 12 다가구단
독

NOTIN('02','20','30
','40') 12 11 -

<표 2-26>  주택코드 여 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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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7> 타 도코드 여규칙

기타용도 필터
링기

가
구
수

가
구
수 일

반
단
독

다
가
구

공
동
주
택

아

트

연
립
주
택

다
세

주
택

숙
소

고
시
원

오
피
스
텔

숙
박
시
설

기
숙
사

특
수
사
회
시
설

업
용

부
속
시
설

미
분
류
기타용도 시

기타용도코드

(CODE2,CODE
4)

1이
하

2이
상

11
일 반 단
독 11○ × ○ × × × × × ▲ ▲ × ▲ ▲ ▲ × △ △

농가주택,주택(1),1가
구,주택(방갈로),주택
(안채)(상 용도에 다가
구있으면 제외)

12
다 가 구
단독 12× ● ● × × × × ▲ ▲ × ▲ ▲ ▲ × △ △

단독주택(다가구주택(7
가구),주택(6가구),주택
(상 용도는 다가구주
택)

13
업 겸

용단독 13○ × ○ × × × × × △ △ × △ △ △ ○ △ △
주택 포,여
주택, 단독주택(133.46)
제조업소(9.462)

× ● ● × × × × △ △ × △ △ △ ○ △ △
다 가 구 주 택 (1가
구)(77.76) 사무소
(58.95)

02
공 동 주
택 02△ △ △ △ ○ × × × × × × × × × × △ △ 공동주택(503동)

03
공 동 주
택_ 업
겸용

03△ △ △ △ ○ × × × × × × × × × ○ △ △ 공동주택(503동)

20아 트 20△ △ △ △ △ ○ × × × × × × × × × △ △
정수장(직원APT),아
트

21
아 트_
업 겸

용
21△ △ △ △ △ ○ × × × × × × × × ○ △ △ 포 아 트

30
연 립 주
택 30△ △ △ △ △ × ○ × × × × × × × × △ △

공동주택(연립주택),연
립주택

31
연 립 주
택_ 업
겸용

31△ △ △ △ △ × ○ × × × × × × × ○ △ △ 포 연립주택

40
다 세
주택 40△ △ △ △ △ × × ○ × × × × × × × △ △

다세 주택,주택(상 용
도는 다세 주택)

41
다 세
주택_
업겸용

41△ △ △ △ △ × × ○ × × × × × × ○ △ △ 포 다세 주택

[참고]

△ :유무상 없음

▲ :주택과 혼용일 경우 허용. 를 들면 주택(숙소),주택(방갈로),노유자시설(주택),방갈로
(층주용도는 단독주택)인 경우 주택으로 분류

○ :반드시 존재

● : 는(둘 하나),다가구는 "일반단독인데,2가구이상인 경우" 는 "다가구주택"인 경우
의미

-가구수 기 :주택인 경우의 가구수 숫자+가구,숫자+세 ,주택(숫자)에서 20이하의 정수형
숫자,유형이 없으면 0,즉 null이면 주택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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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8> 도코드 표

분류명 분류코드 소분류코드 코드명 사용여부 거처종류코드
수정_거처종
류코드(CODE
1,CODE3)

외사항

용도_코드 CM024 02004 생활편익시설 1 0 0

용도_코드 CM024 02005 부 시설 1 0 0

용도_코드 CM024 02006 복리시설 1 0 0

용도_코드 CM024 03000 제1종근린생활시설 1 0 0

용도_코드 CM024 03001 소매 1 0 0

용도_코드 CM024 03002 휴게음식 1 0 0

용도_코드 CM024 03003 이(미)용원 1 0 0

용도_코드 CM024 03004 일반목욕장 0 0 0

용도_코드 CM024 03005 의원 1 0 0

용도_코드 CM024 03006 체육장 1 0 0

용도_코드 CM024 03007 마을공동시설 1 0 0

용도_코드 CM024 03008 변 소 1 0 0

용도_코드 CM024 03009 양수장 1 0 0

용도_코드 CM024 03010 정수장 1 0 0

용도_코드 CM024 03011 피소 1 0 0

용도_코드 CM024 03012 공 화장실 1 0 0

용도_코드 CM024 03013 세탁소 1 0 0

용도_코드 CM024 03014 치과의원 1 0 0

용도_코드 CM024 03015 한의원 1 0 0

용도_코드 CM024 03016 침술원 1 0 0

용도_코드 CM024 03017 골원 1 0 0

용도_코드 CM024 03018 조산소 1 0 0

용도_코드 CM024 03019 탁구장 1 0 0

용도_코드 CM024 03020 체육도장 1 0 0

용도_코드 CM024 03021 마을회 1 0 0

용도_코드 CM024 03022 마을공동작업소 1 0 0

용도_코드 CM024 03023 마을공동구 장 1 0 0

용도_코드 CM024 03024 지역아동센터 1 0 0

용도_코드 CM024 03025 목욕장 1 0 0

용도_코드 CM024 03100 공공시설 1 0 0

용도_코드 CM024 03101 동사무소 1 0 0

용도_코드 CM024 03102 경찰서 1 0 0

용도_코드 CM024 03103 출소 1 0 0

용도_코드 CM024 03104 소방서 1 0 0

용도_코드 CM024 03105 우체국 1 0 0

용도_코드 CM024 03106 신 화국 1 0 0

용도_코드 CM024 03107 방송국 1 0 0

용도_코드 CM024 03108 보건소 1 0 0

용도_코드 CM024 03109 공공도서 1 0 0

용도_코드 CM024 03110 지역의료보험조합 1 0 0

용도_코드 CM024 03199 기타공공시설 1 0 0

용도_코드 CM024 03999 기타제1종근생활시설 1 0 0

용도_코드 CM024 04000 제2종근린생활시설 1 0 0

용도_코드 CM024 04001 일반음식 1 0 0

용도_코드 CM024 04002 휴게음식 1 0 0

용도_코드 CM024 04003 기원 1 0 0

용도_코드 CM024 04004 서 (1종근.생미해당) 1 0 0

용도_코드 CM024 04005 제조업소 1 0 0

용도_코드 CM024 04006 수리 1 0 0

용도_코드 CM024 04007 게임제공업소 1 0 0

용도_코드 CM024 04008 사진 1 0 0

용도_코드 CM024 04009 표구 1 0 0

용도_코드 CM024 04010 학원 1 0 0

용도_코드 CM024 04011 장의사 1 0 0

용도_코드 CM024 04012 동물병원 1 0 0

용도_코드 CM024 04013 어린이집 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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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9> 거처단  주택코드 여 

코드종
류개수

주택
종류_
1

주택
종류_
2

주택
종류_
3

주택
종류_
4
거처종
류

주거용
연면

단
기
항목

분류기 비고

1개

11 - - - 11 해당코드
면 값
합산
용

12 - - - 12

13 - - - 13or
5

주거용부
분

면 값만
합산
용

면
주용
도코
드

1.주거용면 , 업
용면 추출 가능
-주거용면 >=
업용면 :13
- 주거용면 <
업용면 :5

2.추출이 불가능할
경우
-동주용도가 주

택이면 13
-동주용도가 주

택이외(근린생활시
설 등)이면 5

02 - - - 2or3
or4

해당코드
면 값
합산
용

건물
층수

건물층수 5층 이상
:2

건물층수 4층 이하
&총동연면 이
660 과 :3

건물층수 4층 이하
&총동연면 이
660이하 :4

20/21 - - - 2

해당코드

면 값
합산
용

30/31 - - - 3

40/41 - - - 4

51 - - - 10

52 - - - 52

60 - - - 6

70 - - - 7

0으로
처리

81 - - - 8

82 - - - 8

0 - - - 10

10 - - - 10

99 - - - 99
해당코드
면 값
용

2개

11 11 12
11의
면
합산

11'을
제외하고,
같은 코드가
2개 이상
발생 시
해당코드로
분류

11 0 13or
5

11의
면 만 면

11의 면 합>=0의
면 합 :13

11의 면 합<0의
면 합 :5

12 0 13or
5

12의
면 만 면

12의 면 합>=0의
면 합 :13

12의 면 합<0의
면 합 :5

*10코드는 부속용으로 10은 코드 부여에 향을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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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0> 거처단 별 코드(  코드)

구분 코드-1 코드-2 코드명

주택

(1)

1

1 일반단독주택

2 다가구단독주택

3 업겸용 단독주택

2 - 아 트

3 - 연립주택

4 - 다세 주택

5 -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주택이외

(0)

6 오피스텔

7 - 호텔,여 등 숙박시설

8
1 기숙사

2 양로원 등 특수사회시설

10 - 기타( 업용 등)

미상 99 - 미상

마.건축면 항목의 표 화

조사 항목의 건축면 을 조사할 때는 ㎡ 기 으로 한다.이 항목은 그룹화

를 시키지 않는 주 식 항목이며,연계키로 사용할 때도 이 항목은 면 의

정확한 일치정도 등을 고려하거나 ±1,±2등의 차이를 감안하여 연계작업을

실시한다.

바.건축년도 항목의 표 화

이 항목도 연계를 한 항목이며 행정자료를 통계자료로 변환하여 사용하

게 되는 항목이다.건축년도는 조사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단하기 하여

표 화가 필요한 부분이며,이 때문에 연계키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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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장 시험조사 자료
최종 변환된
건축연도코드

건축연도
코드 생성

2010년 1 1

2009년 2 2

2008년 3 3

2007년 4 4

2006년 5 5

2005년 6 6

2000～2004년 7 7

1995～1999년 8 8

1990～1994년 9 9

1980～1989년 10 10

1970～1979년 11 11

1960～1969년 12 12

1959년 이 13 13

<표 2-31> 건 도 코드 항  행 료 표

3.새주소 체계를 제로 하는 행정자료 간 연계 알고리즘 연구

우리나라에서 재 사용되고 있는 주소체계는 1910년 토지조사사업(土地

調査事業)으로 창설된 지번을 주소로 사용하면서 시작되었다.이 당시 지번

이 주소로 사용하게 된 이유는 그 당시까지 거소(居所)를 표시하는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서 다.

그러나 1970년 부터 격한 산업화와 경제발 에 따른 도시의 팽창

무분별한 토지이용의 증가 등으로 지번 심의 주소체제가 무질서하게 되었

으며,이것은 재에는 물류산업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한 요인

의 하나가 되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해소하기 하여 1997년부터 주소체제의 선

진화를 목표로 도로명 건물번호부여사업(streetnameandhouse-number

system)을 추진하게 되었다(통계청,2010b).

새주소(도로명 주소)란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부여된 건물번호에 의

하여 표기하는 주소를 말한다.새주소는 건물 심의 주소체제로, 행 지번

심의 주소체계와 달리『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이루어져있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 계획도시와 신․구 복합도시인 서울시 강남구와

경기도 안양시를 선정하여 1차 시범사업을 추진하 고,2005년부터 도시․농

지역 구분 없이 국 으로 사업을 확 ․시행하게 되었다.2007년 4월부

터 도로명주소법(행정안 부,2010)을 시행했으며,2009년 말까지 시설사업이

완비될 정이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연,정비사업 련 지방비 미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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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2010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정이다.2010~2011년에 주민등록과 건축

물 장 등 “공 장부”(officialregister)의 주소를 새로운 주소체제로 환하

고,2012년부터 새주소만 사용될 정이다.

주소 환 상 공 장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 등 공공기 에서

리하고 있는 공법 계의 각종 공부상 주소이다.공 장부의 법 주소 환

상은 864종으로 정리하면 <표 2-32>와 같다.

<표 2-32>  주  상

구분 등록공부 처분공부 리 장 연명부 처리 장 총계

소계 179 181 234 43 227 864

주소 환의 순서는 7 핵심 공 장부2)를 일차 으로 환하고 기타 공

장부를 환하도록 되어 있다.

새주소는 개별건물 인식이 가능하고,각종 행정자료에서도 활용됨에 따라

2015년 통계청이 주민등록과 가족 계등록부,그리고 건축물 장을 근간으

로 하는 등록센서스를 추진하는데 있어서,주축 행정자료를 연계하는 키가

될 수 있다.지번은 동일 지번에 여러 가구가 있는 경우 건축물 장과 연계

시키는 것이 복으로 발생하므로 복매칭이라는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따라서 행정안 부에서 추진 인 건물 심의 새주소 사업이 완료될 경우

주민등록과 건축물 장의 연계는 그리 어려운 작업이 아닐 것이라고 단되고

있다.

가.새주소 부여체계

새주소(도로명주소)는 종 의 지번주소 에서 시․도,시․군․구,읍․면

단계까지는 같지만 동(洞)․리(里)․번지와 공동주택(아 트)명칭은 도로명

과 건물번호로 체하는 방식으로 부여된다.<표 2-33>은 새주소 방식을 단

독주택,업무용 빌딩,공동주택으로 구분하여 보여 다.

<표 2-33> 새주  여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 +건물번호 +“,”

상세주소(동․호수 등)+참고항목(법정동,아 트단지 명칭 등)

2)건물․법인등기부,가족 계등록부(법원행정처),외국인등록부(법무부),건축물 장(국토해

양부),주민등록(행정안 부),사업자등록(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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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 업무용 빌딩

▪ 공동주택

나.새주소를 이용한 건축물 장과 건물 간 연계작업 사례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2)은 서울시의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완

료된 시 에서 『새주소 활용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작성하 다.이 보고

서에서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추진 황에 해서는 첫째,도로망 체

계구성,도로구간 설정,도로명 건물번호 부여,도로명 건물번호

부착 등의 진행내역에 한 검,둘째,도로명 건물번호를 이용한 치

확인의 용이성,셋째 새주소를 이용한 건축물 장과 건물 간 연계 등을 검토

하 다. 이를 해 장조사와 건축물 장 연계작업을 수행하 다.

장조사는 2002년 8월 23일부터 9월 2일까지 7일 동안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의 격자형 도로망을 갖춘 지역과 격자형과 불규칙 인 도로가

혼합된 지역을 상으로 도로명 ․건물번호 부착실태와 도로명과 건물번

호를 이용하는 경우 치확인에 걸리는 시간 찾는 과정 의 어려움 등

을 악하 다.건축물 장과 건물번호의 연계는 서울시 새주소 에서 종로

구와 구로구 일부지역을 장조사하여 건물과 지번과의 연계정도,건물과 건

축물 장과의 연계정도를 확인하 다. 장조사 지역에 한 건축물 장과

지번과의 연계율은 81.25%,건물과 건축물 장과의 연계율은 73%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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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건물도형을 연결하여 사용하기 해서는 담당부서와의 논의 의,

실사를 통하여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새주소를 이용한 행정자료 간 연계 알고리즘 연구

새주소가 공 장부에 용되면,도로명에 의한 새주소는 재 지번주소로

행정자료를 연계하는 것보다 더 연계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본 의 연구는 2011년 말까지 공 장부가 환되지 않을 경우를 비하여

지번주소를 새주소로 환한 후 행정자료를 연계하는 알고리즘을 연구해 보

고자 한다.

한국법제연구원(2010)의 『도로명주소 주 사용자 요구분석 민간 주소

환 지원방안 연구』에 의하면 도로명주소 DB 용 시뮬 이션에서 고려될

사항은 (1)입수된 지번주소의 황분석 주소 싱에 한 방법,(2)지번

주소의 행정구역 표 화 행화 등의 정제방법,(3)정제된 데이터로 제공

된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의 환방법이다.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환하는 제1단계는 지번주소 데이터 싱

(parsing)이다. 산분야에서 싱은 일련의 문자열을 의미있는 토큰(token)으로

분해하고 이들로 이루어진 구문분석 트리(parsetree)를 만드는 과정을 말한다.

주소 싱 방법에는 (1)특수문자제거,(2)단음 싱,(3)복수음 싱,

(4)참조 DB를 활용한 싱 5)우편번호를 활용한 싱 6) 문 주소정제 솔

루션 활용을 통한 싱이 있다.

특수문자 제거는 텍스트 형식의 주소정보에서 주소 싱을 하여 한 과

문 알 벳 혹은 그 이외의 언어텍스트는 그 로 두고,특수문자에 한 값

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특히 주소에서 본/부번지,통․반 혹은 동호

수를 구분하기 해서 주로 사용되는 “/”,“-”와 아 트를 표시하기 한

“＠”등 일부 특수문자를 제외한 모든 특수문자들을 제거한다.

단음 싱은 텍스트 형식의 주소의 각 필드를 음 단 로 구분한다.

복수음 싱은 두 개 이상의 음 이 하나의 주소 필드에 속하는 경우 두

개 이상의 음 을 하나의 필드로 구분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하여 용한다.

참조 DB를 활용한 싱은 주소의 속성은 부분 독립명사형이므로,각 주

소 필드별로 구분된 참조DB를 구축하고,이를 활용하여 싱한다.

우편번호를 활용한 싱은 문 싱 솔루션 업체의 싱엔진을 신하여

우편번호를 활용한 행정구역 싱방법을 사용한다.

문 주소정제 솔루션 활용을 통한 싱은 주소정제를 한 복잡한 규칙과



43

참조 DB를 포함하여 입력되는 용량의 주소를 정제하는 솔루션들은 부분

의 주소 싱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표 2-34> 싱 결과

구분 상세 내역

싱 결과 형식

시․도 주소

시․군․구 주소

읍․면․동/리 주소

지번(주․부)번지

건물명

건물동

세부주소

※ 한국어 기 싱기법 선정

제2단계는 지번주소 데이터의 정제이다.정제(Cleansing)의 사 의미는

“격식에 맞게 바르게 하고,가지런하게 하다”라는 의미이다.지번주소자료의

정제는 행정구역 명칭의 표 화를 기 으로 진행한다.

주소 정제 유형 차는 다음과 같다(<표 2-35>참고).

① 싱된 주소(<표 2-34> 참고)의 비표 인 시․도,시․군․구,읍․

면․동/리 명칭을 표 화한다.

② 시․도,시․군․구,읍․면․동/리 행정구역 명칭을 표 화한 주소를

상으로 시․도,시․군․구,읍․면․동/리 행정구역 명칭을 행화한

다.

③ 시․도,시․군․구,읍․면․동/리의 행정구역 명칭을 행화한 행정동

주소를 법정동으로 변환한 주소로 바꾼다.3)

<표 2-35> 주    차

싱주소 ⇒ 읍면동 이상 표 화 주소 ⇒ 읍면동 이상 행화 주소

⇒ 행․법정동 매칭주소 ⇒ 건물명 기 번지 보정 주소

제3단계는 정제된 지번주소 DB와 도로명 주소 DB를 매칭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1)도로명 주소 매칭 테이블의 지번주소와 매칭하고 (2)매칭된

지번주소를 해당 도로명주소로 환하는 작업 단계이다(<표 2-36>과 <표

2-37>을 참조할 것).

3)행․법정동 매칭 주소:행정동에 해당되는 법정동을 매칭하여 법정동 주소로 변환한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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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6> 스트  도 주  지  매칭 블

구분 필드명 비고

지번주소

법정동코드(10자리) 시․도(2)+시․군․구(3)+읍․면․동(3)+리(2)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산여부 산여부는 “산”번지인 경우만 “산”으로 표시

지번(본번) 숫자

지번(부번) 숫자

도로명 주소

도로명코드 시․도(2)+시․군․구(3)+일련번호(7)

도로명

지하여부

건물번호(본번) 5자리

건물번호(부번) 5자리

건물명

상세건물명 동,호수

우편번호 6자리

건물 리번호 25자리

*도로명 주소에 법정동코드 칼럼 추가하여 매칭 테이블 작성하는 방법 고려 필요

<표 2-37> 지 주  새주  연계 시

법정동코드 시도
시군
구
읍면
동 리

산여
부

지번
(본
번)

지번
(부
번)

도로명코드
도로
명
지하
여부

건물
번호
(본
번)

건물
번호
(부
번)

건물명
상세
건물
명

건물 리번
호

3017011200 역
시

서구
둔산
동 907 0 301703310000

문
로 174 0

둔산샘머리
공무원아
트1단지

101
동

30170112001
09070000017
928

3017011200 역
시

서구
둔산
동 907 1 301703520000

유등
로 879 0

샘머리 등
학교

30170112001
09070001019
940

3017011200 역
시

서구
둔산
동 908 0 301703310000

문
로 172 0

둔산샘머리
공무원아
트2단지

201
동

30170112001
09080000018
415

3017011200 역
시

서구
둔산
동 908 1 301703570000

청사
로 253 0

우꿈나무
아 트

201
동

30170112001
09080001018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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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연계작업의 정확성 효율성 제고방안

1.연계작업의 규칙 수립 체계화 방법

Glenys Bishop and Jonathon Khoo (2007)은 연계단계는 표 화

(standardisation),차단(blocking) 탐색(searching),일치 코드 비교(record

paircomparisons) 결정모형(decisionmodel)이다.그 에서 이 에서는

차단과 탐색단계에 하여 논하기로 한다.

행정자료의 매칭유형은 ① 정확매칭(exact Matching), ② 단매칭

(judgmentalMatching),③ 확률매칭(probability Matching)④ 통계매칭

(statisticalmatching)등이 있다(UKOfficeforNationalStatistics,2004).

정확매칭(exactmatching)은 행정자료 간의 “연계키”라 불리는 핵심변수

( :주민등록번호)가 완 히 일치하여,100% 정확한 매칭이 이루어지는 경

우다.정확매칭이 이루어지는 자료의 비율은 행정자료의 품질과 직결되어 있

으며,많은 경우 정확매칭과 확률매칭을 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단매칭(judgmentalmatching)은 행정자료 간의 핵심변수가 완 히 일치

하지 않는 경우, 단매칭을 실시할 수 있으며,이 경우 수동 작업을 하거나

컴퓨터 로그램에 의하여 단매칭을 실시한다.

확률매칭(probabilitymatching)은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잘못 기재하

여,자료 상 약간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확률매칭을 실시할 수 있다.확

률매칭을 실시하는 에는 두 개의 행정자료를 하나 는 둘 이상의 차단변

수(blockingvariables)을 이용하여,그룹으로 묶는다.행정자료에서 추출한

몇 개의 핵심변수를 비교하여,일치 정도에 따라 가 치를 부여하며,이들을

합산하여 "종합 일치도"(overallconcordance)를 계산한다.이를 바탕으로,종

합일치도의 최고치를 특정 임계치(criticalvalue)와 비교하여 확률매칭을 실

시한다.

본 에서는 연계작업은 정확매칭과 단매칭으로 하고자 한다.연계키의

모든 항목에서의 정확매칭이 이루어지고 나면 요하지 않은 변수부터 1개

씩 제거하면서 자료의 연계율을 향상하고자 한다.수작업은 모든 단계가 이

루어지고 난 다음 최종 으로 마지막 연계단계부터 실시하도록 하여 상 의

연계단계로 이동하여 변수의 개수를 1개씩 여나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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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의 연계율,즉 모든 연계키 구성항목(fulllinkagekey)4)이 완 히 일

치하는 정확매칭의 연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연계결과의 정확성은 높아진

다고 할 수 있다.

행정자료 간 연계나 조사자료와 연계에 있어서 요한 것은 높은 연계율일

수도 있지만,연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도 요하다.즉,정확매칭(exact

matching)의 비율을 높이는 것도 요한 것이다.

2009년 한국인구학회 연구용역에서는 S,M,W단계를 다음과 같은 기 으

로 나 고 있다.제외된 정보의 불일치 된 상황이 매칭되었다고 할 수 없다

는 단이 내려지지 않으면 매칭되었다고 하고 이를 통합하여 S(Strong)단

계라고 명명하 다.해당단계에서 사용된 연계키에 의해서 매칭된 개체들이

실제로는 매칭이 안 될 가능성이 S단계보다는 다소 높다고 보면서 수작업을

실시하 는데 이 단계를 M (Moderate)단계라고 명명하 다.반 로 불일치

된 정보를 요하게 보면서 매칭되었다고 확신할 수 없다면 매칭되지 않았

다고 하는 입장을 갖고 주 인 단으로 수작업을 하 고 W (Weak)단계

라고 명명하 다.그러나 연계작업을 3종류로 분류하는 기 은 불명하다는

을 앞에서 지 하 다.환언하면,연계작업을 장에서 실질 으로 주도하

는 업무당당자의 주 단으로 바뀔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 문제

이다.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이 단계를 좀 더 구체화하여야 필요가 있다

고 단하고 있다.

가.주민등록과 시범 행조사 자료의 연계(인구자료의 연계)

2010년 6월 30일 기 으로 시범 행조사에 하여 총 62단계의 연계작업

에서 인구 259,382명이 주민등록과 연계되었다.주민등록의 인구를 기 으로

한 연계율은 72.8%이고,시범 행조사에서 악된 인구를 기 으로 한 연계

율은 76.6%이다.연계키 구성을 좀 더 다르게 하여 2010년 7월 16일 기 으

로 시행하 을 때 총 121단계의 연계작업에서 인구 285,383명이 주민등록과

연계되었다.이것을 주민등록의 인구를 기 으로 한 연계율은 80.1%이고,시

범 행조사에서 악된 인구를 기 으로 계산한 연계율은 84.3%이다.시범

행조사 자료의 단계별 인구 연계키 연계작업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자료와 시범 행조사자료의 연계키(matchingkey)는 주소와 조사

항목으로 이루어진다.주소 부분은 다시 법정동,본번,부번,동,호로 이루어

4)Full연계키:연계키를 구성하는 모든 항목의 일치를 의미한다. 를 들면 인구자료 연계

키는 주소 7개 항목(법정동코드,산,본번,부번,건물명,동,호수)항목과 인구특성항목 5

개(성명,생년,생월,성별,가구주와의 계)가 모두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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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조사항목은 이름,생년,생월,성별,가구주와의 계를 연계키로 생성

하 다(<표 2-37>).모든 연계항목이 일치할 때의 연계율은 주민등록의 인구

를 기 으로 하면 40.9%이고 시범 행조사에서 악된 인구를 기 으로 연

계율은43.0%이다.이 단계를 정확매칭(exactmatching)이라고 한다.그러나

조사항목 연계키는 구성하는 것에 따라 연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구연계에서 자연인(natural person)을 식별하는 구분하는 "식별자

"(identifier)는 주소와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주소만으로는 자연인(natural

person)을 확실하게 구분하기는 힘들다고 볼 수 있다.그러므로 여기서는 정

확매칭이라고 하면 주소와 이름이 일치하는 11단계까지로 보고 그 연계율은

주민등록 기 59.4%,시범 행조사 기 64.4%라고 할 수 있다.

1단계부터 17단계까지는 주소 연계키와 이름이나 생년(연령)이 일치되었다

고 단할 수 있는 단계(동명을 끝자리 2자리만 가지고 온 단계 포함)는 S

(Strong)단계로 단하도록 하 다(<표 2-38>).주소만 일치하면 가구원

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8단계부터 102단계까지 M (Moderate)단계라고 한다.주소 연계키 5개 항

목 2개 키가 일치하고 개인의 구분자인 이름이 일치하는 경우를 M 단계

라고 구분하 다(<표 2-38>).이 구분의 단계는 모든 연계가 끝난 뒤 수작업

단계를 거친 결과를 주로 단하 다.

103단계에서 121단계까지를 W (Weak)단계라고 하 다(<표 2-38>).

이러한 연계작업의 규칙 수립은 시뮬 이션을 통한 결과물로 작성되는 부

분이었기 때문에 이 규칙을 용하게 되면 26단계에서 31단계와 89단계에서

92단계는 정해진 규칙에 배된다.향후 행정자료의 국자료 연계에서 이

부분을 고려하여 수정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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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단계

주소 항목 수
작
업
여
부

연계건
수

주민등록 시범 행조사

법
정
동
본
번
부
번 동 호 이

름
생
년
생
월
성
별

가구
주와
의
계

상
건수

연계율
(%)

연계율
(%)

상
건수

연계
율
(%)

연계율
(%)

285,383356,124 80.1 80.1 338,656 84.3 84.3

1 O O O O O O O O O O 145,599210,525 40.9 40.9 193,057 43.0 43.0

2 O O O O O O O O O X 9,703 200,822 2.7 43.6 183,354 2.9 45.9

3 O O O O O O O O X X 448 200,374 0.1 43.7 182,906 0.1 46.0

4 O O O O O O O X X X 24,991 175,383 7.0 50.8 157,915 7.4 53.4

5 O O O O O O 1 X X X 3,458 171,925 1.0 51.7 154,457 1.0 54.4

6 O O O O O O -1 X X X 18,359 153,566 5.2 56.9 136,098 5.4 59.8

7 O O O O O O 2 X X X 553 153,013 0.2 57.0 135,545 0.2 60.0

8 O O O O O O -2 X X X 4,686 148,327 1.3 58.3 130,859 1.4 61.4

9 O O O O O O 3 X X X 184 148,143 0.1 58.4 130,675 0.1 61.4

10 O O O O O O -3 X X X 1,371 146,772 0.4 58.8 129,304 0.4 61.8

11 O O O O O O X X X X 2,025 144,747 0.6 59.4 127,279 0.6 62.4

12 O O O O O 성 O X X X 5,779 138,968 1.6 61.0 121,500 1.7 64.1

13 O O O O O 이
름 O X X X 1,080 137,888 0.3 61.3 120,420 0.3 64.4

14 O O O 2 O O O O O O 771 137,117 0.2 61.5 119,649 0.2 64.7

15 O O O 2 O O O O O X 96 137,021 0.0 61.5 119,553 0.0 64.7

16 O O O 2 O O O X X X 127 136,894 0.0 61.6 119,426 0.0 64.7

17
(S단계)

O O O 2 O O X X X X 191 136,703 0.1 61.6 119,235 0.1 64.8

18 O O O X O O O O O O 1,683 135,020 0.5 62.1 117,552 0.5 65.3

19 O O O X O O O O O X 170 134,850 0.0 62.1 117,382 0.1 65.3

20 O O O X O O O X X X 360 134,490 0.1 62.2 117,022 0.1 65.4

21 O O O X O O X X X X 478 134,012 0.1 62.4 116,544 0.1 65.6

22 O O O X X O O O O O 4,855 129,157 1.4 63.7 111,689 1.4 67.0

23 O O O X X O O O O X 648 128,509 0.2 63.9 111,041 0.2 67.2

24 O O O X X O O X X X 1,006 127,503 0.3 64.2 110,035 0.3 67.5

25 O O O X X O X X X X 1,589 125,914 0.4 64.6 108,446 0.5 68.0

26 O O O X X 성 1 X X X 2,383 123,531 0.7 65.3 106,063 0.7 68.7

27 O O O X X 성 -1 X X X 2,089 121,442 0.6 65.9 103,974 0.6 69.3

28 O O O X X 성 2 X X X 1,135 120,307 0.3 66.2 102,839 0.3 69.6

29 O O O X X 성 -2 X X X 1,104 119,203 0.3 66.5 101,735 0.3 70.0

항목
연계작업

비고
연계키 우선고려순

주소

법정동코드 2

본번 표 화 (AM) 3

부번 표 화 (AS) 4

동명표 화 (AD) 6

호명 표 화 (AR) 5

성명
성 (NL) 1

이름 (NE) 1

생년 생월
생년 (BY) 7 제2차 시험조사의 세는 나이를

생년으로 변환시켰음생월 (BM) 8

성별 성별 9

가구주와의 계 가구주와의 계 코드 10
주민등록 자료의 세 주와의
계코드를 변환하여 시험조사

자료와 일치시켰음

<표 2-38> 료  연계 업  해 사  연계키  우 고 순

<표 2-39> 시 행 사 료  단계별 연계키  연계 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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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O O O X X 성 3 X X X 746 118,457 0.2 66.7 100,989 0.2 70.2

31 O O O X X 성 -3 X X X 718 117,739 0.2 66.9 100,271 0.2 70.4

32 O O X O O O O O O O 3,144 114,595 0.9 67.8 97,127 0.9 71.3

33 O O X O O O O O O X 392 114,203 0.1 67.9 96,735 0.1 71.4

34 O O X O O O O X X X 1,087 113,116 0.3 68.2 95,648 0.3 71.8

35 O O X O O O X X X X 1,923 111,193 0.5 68.8 93,725 0.6 72.3

36 O O X 2 O O O O O O 40 111,153 0.0 68.8 93,685 0.0 72.3

37 O O X 2 O O O O O X 7 111,146 0.0 68.8 93,678 0.0 72.3

38 O O X 2 O O O X X X 10 111,136 0.0 68.8 93,668 0.0 72.3

39 O O X 2 O O 1 X X X 3 111,133 0.0 68.8 93,665 0.0 72.3

40 O O X 2 O O -1 X X X 5 111,128 0.0 68.8 93,660 0.0 72.3

41 O O X 2 O O 2 X X X 1 111,127 0.0 68.8 93,659 0.0 72.3

42 O O X 2 O O -2 X X X 5 111,122 0.0 68.8 93,654 0.0 72.3

43 O O X 2 O O 3 X X X 1 111,121 0.0 68.8 93,653 0.0 72.3

44 O O X 2 O O -3 X X X - 111,121 - 68.8 93,653 - 72.3

45 O O X 2 O O X X X X 1 111,120 0.0 68.8 93,652 0.0 72.3

46 O O X X O O O O O O 230 110,890 0.1 68.9 93,422 0.1 72.4

47 O O X X O O O O O X 20 110,870 0.0 68.9 93,402 0.0 72.4

48 O O X X O O O X X X 52 110,818 0.0 68.9 93,350 0.0 72.4

49 O O X X O O X X X X 82 110,736 0.0 68.9 93,268 0.0 72.5

50 O O X X X O O O O O 187 110,549 0.1 69.0 93,081 0.1 72.5

51 O O X X X O O O O X 46 110,503 0.0 69.0 93,035 0.0 72.5

52 O O X X X O O X X X 63 110,440 0.0 69.0 92,972 0.0 72.5

53 O O X X X O 1 X X X 11 110,429 0.0 69.0 92,961 0.0 72.6

54 O O X X X O -1 X X X 42 110,387 0.0 69.0 92,919 0.0 72.6

55 O O X X X O 2 X X X 5 110,382 0.0 69.0 92,914 0.0 72.6

56 O O X X X O -2 X X X 15 110,367 0.0 69.0 92,899 0.0 72.6

57 O O X X X O 3 X X X 2 110,365 0.0 69.0 92,897 0.0 72.6

58 O O X X X O -3 X X X 5 110,360 0.0 69.0 92,892 0.0 72.6

59 O O X X X O X X X X 36 110,324 0.0 69.0 92,856 0.0 72.6

60 O X O O O O O O O O 2,858 107,466 0.8 69.8 89,998 0.8 73.4

61 O X O O O O O O O X 326 107,140 0.1 69.9 89,672 0.1 73.5

62 O X O O O O O X X X 909 106,231 0.3 70.2 88,763 0.3 73.8

63 O X X O O O O O O O 7,185 99,046 2.0 72.2 81,578 2.1 75.9

64 O X X O O O O O O X 836 98,210 0.2 72.4 80,742 0.2 76.2

65 O X X O O O O X X X 2,405 95,805 0.7 73.1 78,337 0.7 76.9

66 X O O O O O O O O O 802 95,003 0.2 73.3 77,535 0.2 77.1

67 X O O O O O O O O X 105 94,898 0.0 73.4 77,430 0.0 77.1

68 X O O O O O O X X X 374 94,524 0.1 73.5 77,056 0.1 77.2

69 O X O X O O O O O O 17 94,507 0.0 73.5 77,039 0.0 77.3

70 O X O X O O O O O X 4 94,503 0.0 73.5 77,035 0.0 77.3

71 O X O X O O O O X X - 94,503 - 73.5 77,035 - 77.3

72 O X O X O O O X X X 6 94,497 0.0 73.5 77,029 0.0 77.3

73 O X O X X O O O O O 175 94,322 0.0 73.5 76,854 0.1 77.3

74 O X O X X O O O O X 155 94,167 0.0 73.6 76,699 0.0 77.4

75 O X O X X O O O X X 3 94,164 0.0 73.6 76,696 0.0 77.4

76 O X O X X O O X X X 57 94,107 0.0 73.6 76,639 0.0 77.4

77 O X X X O O O O O O 373 93,734 0.1 73.7 76,266 0.1 77.5

78 O X X X O O O O O X 23 93,711 0.0 73.7 76,243 0.0 77.5

79 O X X X O O O O X X 3 93,708 0.0 73.7 76,240 0.0 77.5

80 O X X X O O O X X X 71 93,637 0.0 73.7 76,169 0.0 77.5

81 O X X X X O O O O O 887 92,750 0.2 74.0 75,282 0.3 77.8

82 O X X X X O O O O X 298 92,452 0.1 74.0 74,984 0.1 77.9

83 O X X X X O O O X X 2 92,450 0.0 74.0 74,982 0.0 77.9

84 O X X X X O O X X X 296 92,154 0.1 74.1 74,686 0.1 77.9

85 X 0 0 X X O O O O O 15 92,139 0.0 74.1 74,671 0.0 78.0

86 X 0 0 X X O O O O X - 92,139 - 74.1 74,671 - 78.0

87 X 0 0 X X O O O X X - 92,139 - 74.1 74,671 - 78.0

88 X 0 0 X X O O X X X 2 92,137 0.0 74.1 74,669 0.0 78.0

89 X X X X X O O O O O 2,937 89,200 0.8 75.0 71,732 0.9 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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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X X X X X O O O O X 1,747 87,453 0.5 75.4 69,985 0.5 79.3

91 X X X X X O O O X X 45 87,408 0.0 75.5 69,940 0.0 79.3

92 X X X X X O O X X X 2,800 84,608 0.8 76.2 67,140 0.8 80.2

93 O X O O O O 1 X X X 143 84,465 0.0 76.3 66,997 0.0 80.2

94 O X O O O O -1 X X X 711 83,754 0.2 76.5 66,286 0.2 80.4

95 O X O X O O 1 X X X 1 83,753 0.0 76.5 66,285 0.0 80.4

96 O X O X O O -1 X X X 7 83,746 0.0 76.5 66,278 0.0 80.4

97 O X O X X O 1 X X X 9 83,737 0.0 76.5 66,269 0.0 80.4

98 O X O X X O -1 X X X 33 83,704 0.0 76.5 66,236 0.0 80.4

99 O X X O O O 1 X X X 407 83,297 0.1 76.6 65,829 0.1 80.6

100 O X X O O O -1 X X X 1,700 81,597 0.5 77.1 64,129 0.5 81.1

101 O X X X O O 1 X X X 9 81,588 0.0 77.1 64,120 0.0 81.1

102
(M2단계)O X X X O O -1 X X X 38 81,550 0.0 77.1 64,082 0.0 81.1

103 O X X X X O 1 X X X 69 81,481 0.0 77.1 64,013 0.0 81.1

104 O X X X X O -1 X X X - 81,481 - 77.1 64,013 - 81.1

105 X O O X X O 1 X X X 28 81,453 0.0 77.1 63,985 0.0 81.1

106 X O O X X O -1 X X X 139 81,314 0.0 77.2 63,846 0.0 81.1

107 X X X X X O 1 X X X O 564 80,750 0.2 77.3 63,282 0.2 81.3

108 X X X X X O -1 X X X O 924 79,826 0.3 77.6 62,358 0.3 81.6

109 O O O X X 성 O X X X O 599 79,227 0.2 77.8 61,759 0.2 81.8

110 O X O O O 성 O X X X O 1,363 77,864 0.4 78.1 60,396 0.4 82.2

111 O X O O O 성 1 X X X O 365 77,499 0.1 78.2 60,031 0.1 82.3

112 O X O O O 성 -1 X X X O 452 77,047 0.1 78.4 59,579 0.1 82.4

113 O X O X O 성 O X O X O 186 76,861 0.1 78.4 59,393 0.1 82.5

114 O X O X O 성 1 X O X O 92 76,769 0.0 78.4 59,301 0.0 82.5

115 O X O X O 성 -1 X O X O 110 76,659 0.0 78.5 59,191 0.0 82.5

116 O X X O O 성 O X O X O 4,349 72,310 1.2 79.7 54,842 1.3 83.8

117 O X X O O 성 1 X O X O 772 71,538 0.2 79.9 54,070 0.2 84.0

118 O X X O O 성 -1 X O X O 889 70,649 0.2 80.2 53,181 0.3 84.3

119 O X X O O 성 O X O X O 337 70,312 0.1 80.3 52,844 0.1 84.4

120 O X X X O 성 1 X O X O 176 70,136 0.0 80.3 52,668 0.1 84.4

121
(W단계) O X X X O 성 -1 X O X O 168 69,968 0.0 80.4 52,500 0.0 84.5

제외
(107단계)

-68 70,036 -0.0 80.3 52,568 -0.0 84.5

제외
(108단계) -99 70,135 -0.0 80.3 52,667 -0.0 84.4

제외
(109단계)

-137 70,272 -0.0 80.3 52,804 -0.0 84.4

제외
(110단계)

-10 70,282 -0.0 80.3 52,814 -0.0 84.4

제외
(111단계) -13 70,295 -0.0 80.3 52,827 -0.0 84.4

제외
(112단계)

-8 70,303 -0.0 80.3 52,835 -0.0 84.4

제외
(113단계) -17 70,320 -0.0 80.3 52,852 -0.0 84.4

제외
(114단계)

-17 70,337 -0.0 80.2 52,869 -0.0 84.4

제외
(115단계)

-16 70,353 -0.0 80.2 52,885 -0.0 84.4

제외
(116단계)

-34 70,387 -0.0 80.2 52,919 -0.0 84.4

제외
(117단계)

-35 70,422 -0.0 80.2 52,954 -0.0 84.4

제외
(118단계) -25 70,447 -0.0 80.2 52,979 -0.0 84.4

제외
(119단계)

-96 70,543 -0.0 80.2 53,075 -0.0 84.3

제외
(120단계) -105 70,648 -0.0 80.2 53,180 -0.0 84.3

제외
(121단계)

-93 70,741 -0.0 80.1 53,273 -0.0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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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건축물 장과 시범 행조사 자료의 연계(주택자료 연계)

2010년 6월 30일을 기 으로 총 95단계의 연계작업을 실시하 을 때, 연

계건수 85,444개이고 건축물 장에서 리스트된 주택수을 기 으로 한 연계율

은 86.2%이고 시범 행조사에서 악된 주택수를 기 으로 연계율은 86.2%

이다.좀 더 보완하여 2010년 7월 7일 기 으로 자료를 보완하여,연계작업

을 질시한 결과,연계건수는 85,552건으로 건축물 장에서 악된 주택수를

기 으로 한 연계율은 86.3%이고 시범 행조사에서 악된 주택수를 기 으

로 한 연계율은 86.3%이다.

주택자료의 연계작업을 해 연계키로 사용된 정보는 주소,건물명,면 ,

건축연도이다.연계작업시 고려한 연계키의 우선순 는 <표 2-40>과 같다.

항목
매칭작업

비고
연계키 우선고려순

주소 법정동코드 1

본번 표 화 4

부번 표 화 5

동명 표 화 6

호명 표 화 2

건물명 건물명 3

면 면 7

건축연도 건축연도 코드 8

<표 2-40> 주택 료  매칭 업  해 사  연계키  우 고 순

주택부분의 자료매칭(recordmatching)에서는 주소,건물명,면 ,건축년도

를 이용하 다(<표 2-41>참고).주택부분은 식별자가 주소뿐이므로 건물명

을 고려하여 연계시키고자 한다.연계방법에 있어서 공동주택명이 존재하는

자료와 공동주택이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먼 구분하 다.공동주택명이 있

는 경우는 1:N으로 매칭될 개연성이 을 것이기 때문이며,공동주택이 없

는 경우는 번지 단 의 연계가 주로 이루어지므로 1:N,N :1,N :N으로

매칭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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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단
계

주소 항목
수작
업실
시

연계
건수

건축물 장 시범 행조사

법정
동

건
물
명

본
번

부
번 동 호 면 건축

년도
상건
수

연계율
%

연
계율%

상건
수

연계
율%

연
계율%

총건수·연계율 (건물명 있음+없음) 85,552 99,159 86.3 86.3 99,095 86.3 86.3

Ⅰ 건물명 있음 68,993 73,048 94.4 77,280 89.3

1 O O O O O O O O 31,252 41,796 31.5 31.5 46,028 31.5 31.5

2 O O O O O O O X - 41,796 - 31.5 46,028 - 31.5

3 O O O O O O X O 29,615 12,181 29.9 61.4 16,413 29.9 61.4

4 O O O O O O X X 1,096 11,085 1.1 62.5 15,317 1.1 62.5

5 행정 O O O O O O O 4 11,081 0.0 62.5 15,313 0.0 62.5

6 행정 O O O O O O X - 11,081 - 62.5 15,313 - 62.5

7 행정 O O O O O X O - 11,081 - 62.5 15,313 - 62.5

8 행정 O O O O O X X - 11,081 - 62.5 15,313 - 62.5

9 O O O O 2 O O O 5 11,076 0.0 62.5 15,308 0.0 62.5

10 O O O O 2 O O X - 11,076 - 62.5 15,308 - 62.5

11 O O O O 2 O X O 89 10,987 0.1 62.6 15,219 0.1 62.6

12
(S단계)

O O O O 2 O X X 81 10,906 0.1 62.7 15,138 0.1 62.7

13 O O O O X O O O 554 10,352 0.6 63.2 14,584 0.6 63.3

14 O O O O X O O X - 10,352 - 63.2 14,584 - 63.3

15 O O O O X O X O 1,020 9,332 1.0 64.3 13,564 1.0 64.3

16 O O O O X O X X 223 9,109 0.2 64.5 13,341 0.2 64.5

17 O O O X O O O O 265 8,844 0.3 64.7 13,076 0.3 64.8

18 O O O X O O O X - 8,844 - 64.7 13,076 - 64.8

19 O O O X O O X O 298 8,546 0.3 65.0 12,778 0.3 65.1

20 O O O X O O X X 91 8,455 0.1 65.1 12,687 0.1 65.2

21 O O X O O O O O 1,105 7,350 1.1 66.3 11,582 1.1 66.3

22 O O X O O O O X - 7,350 - 66.3 11,582 - 66.3

23 O O X O O O X O 61 7,289 0.1 66.3 11,521 0.1 66.4

24 O O X O O O X X 13 7,276 0.0 66.3 11,508 0.0 66.4

25 O O X X O O O O 1,500 5,776 1.5 67.8 10,008 1.5 67.9

26 O O X X O O O X - 5,776 - 67.8 10,008 - 67.9

27 O O X X O O X O 932 4,844 0.9 68.8 9,076 0.9 68.8

28 O O X X O O X X 46 4,798 0.0 68.8 9,030 0.0 68.9

29 O O O X 2 O O O 8 4,790 0.0 68.8 9,022 0.0 68.9

30 O O O X 2 O O X - 4,790 - 68.8 9,022 - 68.9

31 O O O X 2 O X O 118 4,672 0.1 69.0 8,904 0.1 69.0

32 O O O X 2 O X X 12 4,660 0.0 69.0 8,892 0.0 69.0

33 O O X O 2 0 O O - 4,660 - 69.0 8,892 - 69.0

34 O O X O 2 0 O X - 4,660 - 69.0 8,892 - 69.0

35 O O X O 2 0 X O - 4,660 - 69.0 8,892 - 69.0

36 O O X O 2 0 X X - 4,660 - 69.0 8,892 - 69.0

37 O O X X 2 O O O - 4,660 - 69.0 8,892 - 69.0

38 O O X X 2 O O X - 4,660 - 69.0 8,892 - 69.0

39 O O X X 2 O X O - 4,660 - 69.0 8,892 - 69.0

40(M단
계) O O X X 2 O X X 8 4,652 0.0 69.0 8,884 0.0 69.0

41 O O O X X O O O 264 4,388 0.3 69.2 8,620 0.3 69.3

42 O O O X X O O X 3 4,385 0.0 69.2 8,617 0.0 69.3

43 O O O X X O X O 245 4,140 0.2 69.5 8,372 0.2 69.5

44 O O O X X O X X 13 4,127 0.0 69.5 8,359 0.0 69.6

45 O O X O X O O O - 4,127 - 69.5 8,359 - 69.6

46 O O X O X O O X - 4,127 - 69.5 8,359 - 69.6

47 O O X O X O X O - 4,127 - 69.5 8,359 - 69.6

48 O O X O X O X X - 4,127 - 69.5 8,359 - 69.6

49 O O X X X O O O 8 4,119 0.0 69.5 8,351 0.0 69.6

50 O O X X X O O X - 4,119 - 69.5 8,351 - 69.6

51 O O X X X O X O 61 4,058 0.1 69.6 8,290 0.1 69.6

52 O O X X X O X X 3 4,055 0.0 69.6 8,287 0.0 69.6

<표 2-41> 시 행 사 료  단계별 주택연계키  연계 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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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단계)

건물명 없음 26,111 - 21,815 -

건물명 비연계 건수+건물명 없음 16,451 30,166 54.5 30,102 54.7

53 O X O O O O O O 790 29,376 0.8 70.4 29,312 0.8 70.4

54 O X O O O O O X 249 29,127 0.3 70.6 29,063 0.3 70.7

55 O X O O O O X O 4,169 24,958 4.2 74.8 24,894 4.2 74.9

56 O X O O O O X X 4,841 20,117 4.9 79.7 20,053 4.9 79.8

57 행정 X O O O O O O 22 20,095 0.0 79.7 20,031 0.0 79.8

58 행정 X O O O O O X 40 20,055 0.0 79.8 19,991 0.0 79.8

59 행정 X O O O O X O 289 19,766 0.3 80.1 19,702 0.3 80.1

60
(S단계)행정 X O O O O X X 769 18,997 0.8 80.8 18,933 0.8 80.9

61 O X O O 2 O O O - 18,997 - 80.8 18,933 - 80.9

62 O X O O 2 O O X - 18,997 - 80.8 18,933 - 80.9

63 O X O O 2 O X O 13 18,984 0.0 80.9 18,920 0.0 80.9

64 O X O O 2 O X X 13 18,971 0.0 80.9 18,907 0.0 80.9

65 O X O O X O O O 11 18,960 0.0 80.9 18,896 0.0 80.9

66 O X O O X O O X 7 18,953 0.0 80.9 18,889 0.0 80.9

67 O X O O X O X O 243 18,710 0.2 81.1 18,646 0.2 81.2

68
(M단계) O X O O X O X X 96 18,614 0.1 81.2 18,550 0.1 81.3

69 O X O O X X O O 168 18,446 0.2 81.4 18,382 0.2 81.5

70 O X O O X X O X 33 18,413 0.0 81.4 18,349 0.0 81.5

71 O X O O X X X O O 1,789 16,624 1.8 83.2 16,560 1.8 83.3

72 O X O O X X X X O 631 15,993 0.6 83.9 15,929 0.6 83.9

73 O X O X O O O O O 55 15,938 0.1 83.9 15,874 0.1 84.0

74 O X O X O O O X O 71 15,867 0.1 84.0 15,803 0.1 84.1

75 O X O X O O X O O 415 15,452 0.4 84.4 15,388 0.4 84.5

76 O X O X X O O O O 2 15,450 0.0 84.4 15,386 0.0 84.5

77 O X O X X O O X O 1 15,449 0.0 84.4 15,385 0.0 84.5

78 O X O X X O X O O 27 15,422 0.0 84.4 15,358 0.0 84.5

79 O X O X X X O O O 3 15,419 0.0 84.5 15,355 0.0 84.5

80 O X O X X X O X O 1 15,418 0.0 84.5 15,354 0.0 84.5

81 O X O X X X X O O 26 15,392 0.0 84.5 15,328 0.0 84.5

82 O X X O O O O O O 88 15,304 0.1 84.6 15,240 0.1 84.6

83 O X X O O O O X O 259 15,045 0.3 84.8 14,981 0.3 84.9

84 O X X X O O O O O 189 14,856 0.2 85.0 14,792 0.2 85.1

85 O X X X O O O X O 250 14,606 0.3 85.3 14,542 0.3 85.3

86 행정 X X O O O O O O 136 14,470 0.1 85.4 14,406 0.1 85.5

87 행정 X X O O O O X O 252 14,218 0.3 85.7 14,154 0.3 85.7

88 행정 X X X O O O O O 242 13,976 0.2 85.9 13,912 0.2 86.0

89 행정 X X X O O O X O 93 13,883 0.1 86.0 13,819 0.1 86.1

90 행정 X X X O O △(
+1) X O - 13,883 - 86.0 13,819 - 86.1

91 행정 X X X O O △(-
1) X O 74 13,809 0.1 86.1 13,745 0.1 86.1

92 행정 X X X O O △(
+2) X O - 13,809 - 86.1 13,745 - 86.1

93 행정 X X X O O △(-
2) X O 47 13,762 0.0 86.1 13,698 0.0 86.2

94 행정 X X X O O △(
+3) X O - 13,762 - 86.1 13,698 - 86.2

95

(W단계)
행정 X X X O O △(-

3) X O 47 13,715 0.0 86.2 13,651 0.0 86.2

71단계연
계제외 O -1 13,716 -0.0 86.2 13,652 -0.0 86.2

80단계연
계제외 O -1 13,717 -0.0 86.2 13,653 -0.0 86.2

81단계연
계제외 O -2 13,719 -0.0 86.2 13,655 -0.0 86.2

93단계연
계제외 O -1 13,720 -0.0 86.2 13,656 -0.0 86.2

95단계연
계제외 O -2 13,722 -0.0 86.2 13,658 -0.0 86.2

수동연계 O 115 13,607 0.1 86.3 13,543 0.1 86.3

*행정은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행정동코드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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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키 법정동코드 본번 부번 동 호 건물명

집합건축물(공
동주택)

1 O 번 지 O O O

2 O O O O O O

3 O 수정본번 수정부번 수정동 수정호 수정건물명

4 수정 번 지 O O O

5 수정 O O O O O

6 수정 수정 수정 수정 수정 수정

7 O 번 지 O(2) O O

8 O O O O(2) O O

9 O 번 지 O O 키워드

10 O O O O O 키워드

11 O 번 지 O(2) O 키워드

12 O O O O(2) O 키워드

13 O O O O O

14 O O O O 키워드

15 O O O O

16 O O O 키워드

17 O O O O O

18 O 번 지 O O

19 O O O O 키워드

20 O 번 지 O 키워드

21 O O O(2) O O

22 O O O O

23 O O O

24 O 번 지 O O

25 O O O O O

26 O O O O(2) O

27 O O O(2) O 키워드

28 O O O 키워드

29 O O(2) O 키워드

30 O O 키워드

31 행정동 O O O O O

32 행정동 O O O O

33 행정동 O O O O

34 행정동 O O O

35 행정동 O O O O 키워드

36 O O O O

37 O O O O

다.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한 건축물 장과 거처명부의 연계

2010년 11월 1일에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목 으로 하여 주택 데이

터베이스의 구축에 사용한 규칙은 다음과 같다.주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기 해 연계하는 번지는 거처명부의 번지,지번도법정구역코드에서 분리된

번지,그리고 수작업으로 수정한 번지를 이용한다.

거처명부와 건축물 장의 기본 연계키와 연계단계는 <표 2-42>와 같다.

<표 2-42> 거처  건 물  시물  통한 연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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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O O O

39 O O O O O(2) O

40 O O O O O(2) 키워드

41 O O O O(2) O

42 O O O O(2) O

43 O O O(2) O

44 O O O O O(2)

45 O O O(2) 키워드

46 O O O O O

47 O(5) O O O O O

48 O(5) O O O O 키워드

일반건축물

49 수정법정동 수정본번 수정부번 - - -

50 수정법정동 번 지 - - -

51 행정동 수정본번 수정부번 - - -

52 행정동 번 지 - - -

*건물명 원본 :공백 제거

번 :거처명부에서 있는 본번(지번도법정구역코드에서 분리된 번)

지 :거처명부에서 있는 부번(지번도법정구역코드에서 분리된 지)

수정본번 :수작업으로 수정한 본번

수정부번 ;수작업으로 수정한 부번

참고1)일반 건축물 연계 시

건축물 장의 부속 지번 활용

1단계는 법정동코드-번-지

2단계는 거처명부 본번+부번과 건축물 장의 부속지번으로 연계

법정동코드는 모두 다른 값을 가지고 있어도 행정동 코드는 동일한 값을

가진다.코드 구성 상으로는 시도(2자리)+시군구(3자리)+읍면동(3자리)+행정

리(2자리)를 가지지만 행정동코드는 행정리코드를 제공하지 않고 모두 ‘00’을

가진다.법정동 코드로 연계시키는 것이 읍면단 에서는 더 유용하다고 할

것이다.

수작업으로 병행한 부분을 로그램에서 복으로 걸려주는 작업을 거친

다.즉, 복은 연계되었다고 보지 않는 것이다.이번 연구에서는 복연계는

연계를 제외했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비(非)연계 다 연계에 한 분석

후 연계를 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라.연계작업의 규칙 수립 체계화 방법

각각의 시뮬 이션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계작업

의 규칙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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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건물명이 있는 공동주택의 연계작업의 규칙이다.

(1단계)법정동과 건물명,호를 끝까지 일치시킨다.

(2단계)행정동과 건물명,호로 구성한다.

(3단계)건물명을 제외한다.(법정동 +호)

(4단계)법정동과 호(2)를 사용한다.

(5단계)호의 미일치를 연계시킨다.단,다른 주소 항목은 모두 일치시킨다.

(6단계)마지막으로 법정동 5자리와 모두를 일치시킨다.

연계작업 시 건물명이 있는 공동주택의 주소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은 순

로 제거한다.

① 부번

② 본번

③ 본번+부번

④ 동

제거 순 ①에서 ④까지는 연계규칙 (4단계)에서 용한다.

⑤ 부번+동

⑥ 본번+동

⑦ 본번+부번+동

제거순 ①에서 ⑦까지는 연계규칙 (1~2단계)에서 용한다.

⑧ 건물명

⑨ 부번+건물명

⑩ 본번 +건물명

⑪ 본번+부번+건물명

⑫ 동 +건물명

⑬ 부번+동+건물명

⑭ 본번+동+건물명

⑮ 본번+부번+동+건물명

제거순 ⑧에서 ⑮까지는 연계규칙 (3단계)에서 용한다.

  호

제거순   은 연계규칙(5단계)에서 용한다.

건물명이 없는 경우의 연계단계는 주소 6개의 항목으로 구성되며,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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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건물명이 있는 경우와는 약간 다르게 구성된다.

(1단계)법정동과 본번을 호를 끝까지 일치시킨다.

(2단계)행정동과 본번,호로 구성한다.

(3단계)법정동과 본번,호(2)를 사용한다.

(4단계)호의 불일치를 연계시킨다.단,법정동과 본번은 끝까지 일치시킨다.

(5단계)마지막으로 법정동 5자리와 모두를 일치시킨다.

연계작업 시 건물명이 있는 공동주택의 주소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은 순

로 제거한다.

① 동

② 부번

③ 부번+동

제거순 ①에서 ③까지는 연계규칙 (1~3단계)에서 용한다.

④ 호

⑤ 동+호

⑥ 부번+호

⑦ 부번+동+호

제거순 ①에서 ④까지는 연계규칙 (4단계)에서 용한다.

마.주민등록과 건축물 장 연계(행정자료 간 연계)작업의 효율성 향상

행정자료 주민등록과 건축물 장을 여러 가지 연계방법에 의해 연계를 실

시해 보고 상기에서 세운 연계작업의 규칙 체계에 의해서도 주민등록과

건축물 장의 연계를 실시해 본다.그 결과를 통해 연계규칙의 효율성도

검해 보고자 한다.

(1)건물명의 존재 여부에 계없이 규칙화한 연계방법론

주민등록과 건축물은 기본 연계키는 주소이다.이 주소는 별도의 락이

없는 한 법정동 코드,본번,부번이 꼭 있으며,공동주택명인 건물명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연계를 할 행정자료를 건물명의 존재 여부에 따

라 분리하지 않고 일정한 규칙을 용하여 연계단계를 실시한다.주소 구성

항목을 연계키로 구성하는 것은 시범 행조사자료와 행정자료(주민등록,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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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물 장)를 연계시킨 결과에 의하여 연계단계를 구성한다.연계작업시 주소

구성항목을 제거하는 순서는 ① 동, ② 부번,③ 본번,④ 호 순으로 구성

한다.본 연구에서는 층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수작업은 하지 않았다. 복연

계된 자료는 비(非)연계로 처리하 다.이 경우,연계율은 주민등록기

57.1%,건축물 장 기 62.4%에 이른다(<표 2-43>참고할 것).

<표 2-43> 사  1: 주민등 과 건 물  연계키  연계 업 결과

연계단계

주소 주민등록 건축물

법정
동

건물
명 산 본번 부번 동 호 연계건

수 상건수 연계율(
%)

연
계율(%) 상건수 연계율(

%)
연

계율(%)

총계 75,563 132,441 57.1 57.1 121,176 62.4 62.4

1 O O O O O O O 50,702 81,739 38.3 38.3 70,474 41.8 41.8

2 O O O O O 2 O 391 81,348 0.3 38.6 70,083 0.3 42.2

3 O O O O O X O 509 80,839 0.4 39.0 69,574 0.4 42.6

4 O O O O X O O 679 80,160 0.5 39.5 68,895 0.6 43.1

5 O O O O X 2 O 19 80,141 0.0 39.5 68,876 0.0 43.2

6 O O O X O O O 264 79,877 0.2 39.7 68,612 0.2 43.4

7 O O O O O X X 311 79,566 0.2 39.9 68,301 0.3 43.6

8 O O O O X X O 51 79,515 0.0 40.0 68,250 0.0 43.7

9 O O O X O X O 90 79,425 0.1 40.0 68,160 0.1 43.8

10 O O O X O X X 6 79,419 0.0 40.0 68,154 0.0 43.8

11 O X O O O O O 19,954 59,465 15.1 55.1 48,200 16.5 60.2

12 O X O O O 2 O 165 59,300 0.1 55.2 48,035 0.1 60.4

13 O X O O O X O 430 58,870 0.3 55.6 47,605 0.4 60.7

14 O X O O X O O 156 58,714 0.1 55.7 47,449 0.1 60.8

15 O X O O X 2 O - 58,714 - 55.7 47,449 - 60.8

16 O O O X X O O 276 58,438 0.2 55.9 47,173 0.2 61.1

17 O X O X O O O 246 58,192 0.2 56.1 46,927 0.2 61.3

18 O O O O X X X 11 58,181 0.0 56.1 46,916 0.0 61.3

19 O O O X X X O 18 58,163 0.0 56.1 46,898 0.0 61.3

20 O X O O O X X 60 58,103 0.0 56.1 46,838 0.0 61.3

21 O X O O X X O 49 58,054 0.0 56.2 46,789 0.0 61.4

22 O X O X O X O 111 57,943 0.1 56.2 46,678 0.1 61.5

23 O X O X O X X 1 57,942 0.0 56.3 46,677 0.0 61.5

24 O X O X X O O 580 57,362 0.4 56.7 46,097 0.5 62.0

25 X O O O O O O 318 57,044 0.2 56.9 45,779 0.3 62.2

26 X X O O O O O 55 56,989 0.0 57.0 45,724 0.0 62.3

27 X O O 0 0 X X 47 56,942 0.0 57.0 45,677 0.0 62.3

28 O X O O X X X 18 56,924 0.0 57.0 45,659 0.0 62.3

29 O X O X X X O 46 56,878 0.0 57.1 45,613 0.0 62.4

30 X X O 0 0 X X - 56,878 - 57.1 45,613 -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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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9년 연구용역의 연계규칙을 용한 연계방법론

2009년 연구용역에서는 'APT'와 ‘APT외 주택’을 구분하여 연계규칙을 설정

하고 있다.‘APT’연계에서는 건물명을 략 으로 고려하 고 ‘아 트 외

주택’에서는 층번호를 사용하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층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수작업은 하지 않았다.

복연계된 자료는 비연계로 처리하 다.이 경우,연계율은 주민등록기

43.5%,건축물 장 기 47.6%에 이른다(<표 2-44>참고).

<표 2-44> 사  2: 주민등 과 건 물  연계키  연계 업 결과

연계단
계

주소
연계건
수

주민등록 건축물 장

행정
동

건물
명 산 본번 부번 동 호 상건수 연계율(

%)
연계

율(%) 상건수 연계
율(%)

연
계율(%)

57,664 132,441 43.5 121,176 47.6

공동주택명있음 46,715 78,703 59.4 79,639 58.7

1 O O O O O O O 30,019 48,684 22.7 22.7 49,620 24.8 24.8

2 O O O O O 2 O 157 48,527 0.1 22.8 49,463 0.1 24.9

3 O X O O O O O 14,535 33,992 11.0 33.8 34,928 12.0 36.9

4 O X O O O 2 O 45 33,947 0.0 33.8 34,883 0.0 36.9

5 0 0 O 0 0 0 X 4 33,943 0.0 33.8 34,879 0.0 36.9

6 0 0 O 0 0 X 0 200 33,743 0.2 33.9 34,679 0.2 37.1

7 0 X O 0 0 X 0 201 33,542 0.2 34.1 34,478 0.2 37.3

8 0 0 O 0 X 0 0 40 33,502 0.0 34.1 34,438 0.0 37.3

9 O O O O X 2 O 5 33,497 0.0 34.1 34,433 0.0 37.3

10 0 X O 0 X 0 0 98 33,399 0.1 34.2 34,335 0.1 37.4

11 0 0 O X 0 0 0 20 33,379 0.0 34.2 34,315 0.0 37.4

12 0 X O X 0 0 0 505 32,874 0.4 34.6 33,810 0.4 37.8

13 O X O X O 2 O 105 32,769 0.1 34.7 33,705 0.1 37.9

14 0 0 O X X 0 0 227 32,542 0.2 34.9 33,478 0.2 38.1

15 O O O X X 2 O 21 32,521 0.0 34.9 33,457 0.0 38.1

16 0 0 O 0 X X 0 12 32,509 0.0 34.9 33,445 0.0 38.1

17 0 0 O X X X 0 13 32,496 0.0 34.9 33,432 0.0 38.1

18 0 X O X X 0 0 508 31,988 0.4 35.3 32,924 0.4 38.6

공동주택명없음 53,738 - 41,537 -

공동주택명비연계+공동주택명없음 10,949 85,726 12.8 74,461 14.7

19 O 0 O O O O O 6,728 78,998 5.1 40.4 67,733 5.6 44.1

20 0 0 O 0 0 2 0 202 78,796 0.2 40.5 67,531 0.2 44.3

21 O X O O O 0 0 2,124 76,672 1.6 42.1 65,407 1.8 46.0

22 0 X O 0 0 2 0 114 76,558 0.1 42.2 65,293 0.1 46.1

23 0 0 O 0 0 0 X 280 76,278 0.2 42.4 65,013 0.2 46.3

24 0 X O 0 0 X 0 502 75,776 0.4 42.8 64,511 0.4 46.8

25 0 0 O 0 X 0 0 371 75,405 0.3 43.1 64,140 0.3 47.1

26 0 0 O 0 X X 0 28 75,377 0.0 43.1 64,112 0.0 47.1

27 0 0 O X 0 0 0 143 75,234 0.1 43.2 63,969 0.1 47.2

28 0 0 O X X 0 0 28 75,206 0.0 43.2 63,941 0.0 47.2

29 0 X O 0 X 0 0 105 75,101 0.1 43.3 63,836 0.1 47.3

30 0 X O X 0 0 0 117 74,984 0.1 43.4 63,719 0.1 47.4

31 0 X O X 0 X 0 118 74,866 0.1 43.5 63,601 0.1 47.5

32 0 X O X X 2 0 89 74,777 0.1 43.5 63,512 0.1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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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단
계

주소
연계건
수

주민등록 건축물 장

법정동 건물
명 산 본번 부번 동 호 상건수 연계율(

%)
연계

율(%) 상건수 연계율
(%)

연계
율(%)

75,044 132,441 56.7 56.7 121,176 61.9 61.9

공동주택명있음 60,820 78,703 77.3 79,639 76.4

1 O O O O O O O 41,977 36,726 31.7 31.7 37,662 34.6 34.6

2 O O O O O 2 O 159 36,567 0.1 31.8 37,503 0.1 34.8

3 O O O O X O O 44 36,523 0.0 31.8 37,459 0.0 34.8

4 O O O O X 2 O 8 36,515 0.0 31.9 37,451 0.0 34.8

5 O O O X O O O 22 36,493 0.0 31.9 37,429 0.0 34.8

6 0 O O X O 2 O 6 36,487 0.0 31.9 37,423 0.0 34.8

7 0 O O X X 0 O 279 36,208 0.2 32.1 37,144 0.2 35.1

8 O O O X X 2 O 22 36,186 0.0 32.1 37,122 0.0 35.1

9 O O O O O X O 203 35,983 0.2 32.3 36,919 0.2 35.3

10 O O O O X X O 9 35,974 0.0 32.3 36,910 0.0 35.3

11 O O O X O X O 2 35,972 0.0 32.3 36,908 0.0 35.3

12 O O O X X X O 11 35,961 0.0 32.3 36,897 0.0 35.3

13 행정동 O O O O O O 3 35,958 0.0 32.3 36,894 0.0 35.3

14 행정동 O O O O 2 O - 35,958 - 32.3 36,894 - 35.3

15 행정동 O O O X O O - 35,958 - 32.3 36,894 - 35.3

16 행정동 O O O X 2 O - 35,958 - 32.3 36,894 - 35.3

17 행정동 O O X O O O 1 35,957 0.0 32.3 36,893 0.0 35.3

18 행정동 O O X O 2 O - 35,957 - 32.3 36,893 - 35.3

19 행정동 O O X X 0 O 7 35,950 0.0 32.3 36,886 0.0 35.3

20 행정동 O O X X 2 O 2 35,948 0.0 32.3 36,884 0.0 35.3

21 행정동 O O O O X O 2 35,946 0.0 32.3 36,882 0.0 35.3

22 행정동 O O O X X O - 35,946 - 32.3 36,882 - 35.3

23 행정동 O O X O X O - 35,946 - 32.3 36,882 - 35.3

24 행정동 O O X X X O 3 35,943 0.0 32.3 36,879 0.0 35.3

25 O X O O O O O 17,680 18,263 13.3 45.6 19,199 14.6 49.9

26 0 X O 0 0 2 0 41 18,222 0.0 45.7 19,158 0.0 49.9

27 O X O O X O O 116 18,106 0.1 45.8 19,042 0.1 50.0

28 O X O O X 2 O - 18,106 - 45.8 19,042 - 50.0

29 O X O O O X O 167 17,939 0.1 45.9 18,875 0.1 50.1

30 O X O O X X O 40 17,899 0.0 45.9 18,835 0.0 50.2

31 O O O O O O 2 4 17,895 0.0 45.9 18,831 0.0 50.2

32 O O O O O 2 2 2 17,893 0.0 45.9 18,829 0.0 50.2

33 O O O O X O 2 1 17,892 0.0 45.9 18,828 0.0 50.2

34 O O O O X 2 2 - 17,892 - 45.9 18,828 - 50.2

35 O O O X O O 2 - 17,892 - 45.9 18,828 - 50.2

(3)신규 연계규칙을 용한 연계방법론

이번 규칙에서는 건물명이 있는 자료와 건물명이 없는 자료로 나 어 연계

를 실시한다.여기서 표 화 수작업은 실시하지 않고 있는 자료를 그 로

이용한다.법정동 코드를 행정동 코드로 변환하는 작업은 실시를 한다.

다른 연계방법론과 연계율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연계율 향상을 해

향후에는 건물명에 한 키워드와 층구분,층을 리하면서 이 연계규칙을

용하는 경우,연계율은 주민등록기 으로 56.7%,건축물 장 기 61.9%에

이른다(<표 2-45>참고).

<표 2-45> 사  3: 주민등 과 건 물  연계키  연계 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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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0 O O X O 2 2 - 17,892 - 45.9 18,828 - 50.2

37 0 O O X X 0 2 7 17,885 0.0 45.9 18,821 0.0 50.2

38 O O O X X 2 2 - 17,885 - 45.9 18,821 - 50.2

39 O O O O O O X 2 17,883 0.0 45.9 18,819 0.0 50.2

40 O O O O O 2 X - 17,883 - 45.9 18,819 - 50.2

41 법정동5 O O O O O O - 17,883 - 45.9 18,819 - 50.2

42 법정동5 O O O O 2 0 - 17,883 - 45.9 18,819 - 50.2

공동주택명없음 53,738 - 41,537 -

공동주택명비연계+공동주택명없음 14,224 71,621 19.9 60,356 23.6

43 O X O O O O O 11,080 60,541 8.4 54.3 49,276 9.1 59.3

44 O X O O O 2 O 352 60,189 0.3 54.6 48,924 0.3 59.6

45 O X O O O X O 543 59,646 0.4 55.0 48,381 0.4 60.1

46 O X O O X O O 681 58,965 0.5 55.5 47,700 0.6 60.6

47 O X O O X 2 O - 58,965 - 55.5 47,700 - 60.6

48 O X O O X X O 42 58,923 0.0 55.5 47,658 0.0 60.7

49 행정동 X O O O O O 504 58,419 0.4 55.9 47,154 0.4 61.1

50 행정동 X O O O 2 O 8 58,411 0.0 55.9 47,146 0.0 61.1

51 행정동 X O O O X O 11 58,400 0.0 55.9 47,135 0.0 61.1

52 행정동 X O O X O O 262 58,138 0.2 56.1 46,873 0.2 61.3

53 행정동 X O O X 2 O 15 58,123 0.0 56.1 46,858 0.0 61.3

54 행정동 X O O X X O 12 58,111 0.0 56.1 46,846 0.0 61.3

55 O X O O O O 2 34 58,077 0.0 56.1 46,812 0.0 61.4

56 O X O O O 2 2 5 58,072 0.0 56.2 46,807 0.0 61.4

57 O X O O X O 2 33 58,039 0.0 56.2 46,774 0.0 61.4

58 O X O O X 2 2 2 58,037 0.0 56.2 46,772 0.0 61.4

59 O X O O O O X 234 57,803 0.2 56.4 46,538 0.2 61.6

60 O X O O O 2 X 8 57,795 0.0 56.4 46,530 0.0 61.6

61 법정동5 X O O O O O 379 57,416 0.3 56.6 46,151 0.3 61.9

62 법정동5 X O O O 2 0 19 57,397 0.0 56.7 46,132 0.0 61.9

바.연계방법을 용한 행정자료의 합성 검토

수작업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연계규칙을 용한 연계방법론의 연

계율은 주민등록기 56.7%,건축물 장 기 61.9%의 연계율을 보이고 있

다.공동주택명이 있는 경우는 주민등록 77.3%,건축물 장 76.4%의 연계율

이나,공동주택명 미연계와 공동주택명이 없는 경우를 합친 연계율은 각각

19.9%,23.6%를 차지하고 있다.이 연계율은 시범 행조사와 행정자료의 연

계율이 주민등록기 80.1%,건축물 장 기 86.3%인 을 감안하면 연계율

측면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한다고는 볼 수 없다.

복자료의 연계는 미연계로 간주하 기 때문에 연계율이 더 떨어졌다고

볼 수는 있으나,이것은 한 행정자료 간 연계율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행

정자료 각각의 표 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록 표 2-5>는 <표 2-45>의 신규 연계규칙을 일부 주소를 표 화 하거나

보완하여 용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총 연계율은 주민등록기 74.7%,

건축물 장 기 76.1%이다.공동주택명이 있는 경우는 주민등록기 84.7%

이고 건축물 장 기 81.4%이고,공동주택명 미연계와 공동주택명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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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합친 연계율은 각각 43.5%와 44.7%이다.공동주택명 미연계와 공동주

택명이 없는 경우는 층명을 고려하여 연계를 실시하 다.약 2배 이상의 연

계율 향상을 가지고 왔다.이러한 증가율 몇 %가 층을 고려하면서 증가

된 것인가를 검토해 보지는 않았으나, 복연계를 제외한 상태에서는 상당한

향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행정자료의 표 화가 좀 더 이루어진다고 보면 본 연구결과를 검토

해 볼 때 주민등록과 건축물 장의 행정자료 간 연계는 합하다고 볼 수

있다.

2.SAS를 이용한 연계 로그램의 작성

주민등록과 시범 행조사 자료,건축물 장과 시범 행조사 자료를 연계시

키는 연계 로그램은 SAS 로그램으로 작성되어 있으며,(1)원시자료 읽기,

(2)연계매크로,(3)연계Function,(4)연계단계별Function모음으로 작성되어

있다.{(부록 2-6)참조}

각 산자료를 읽어서 연계하는 일련의 과정은 모두 동일한 단계를 거친

다.단,읽어들이는 형태가 달라 원시자료 읽기 로그램이 다르고,자료마다

연계하는 방법이 틀려 연계단계가 달라질 뿐이다. 를 들면 주민등록과 시

범 행조사의 가구원을 연계하기 해서는 주소뿐만 아니라 이름,생년월일

과 같은 인구특성항목이 좀 더 고려될 것이고,건축물 장과 조사자료의 주

택부분을 연계하기 해서는 면 건축년도를 고려할 것이다.거처명부와

건축물 장의 연계는 주소의 연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원시자료 읽기 로그램은 원시자료 특성에 따라 자료를 읽어들일 수 있도

록 로그램을 구성했다.주민등록과 시범 행조사 자료의 가구원을 연계하

여 분석하기 해서는 항목 표 화(항목 변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처

리하는 과정을 넣었다.가구원자료를 작성하기 해 ①주민등록 산자료 읽

기 로그램,②시범 행조사 가구원 사자료 읽기 로그램을 작성하 다.

주택 자료를 작성하기 해서는 ①주택시범 행조사 자료읽기 로그램과

②건축물 장 원시자료 읽기 로그램을 작성하 다.

연계 매크로 로그램은 각각의 연계단계를 매크로로 작성하 다.1단계의

매크로 안에 연계키를 부여하고 연계의 복성을 확인하며 결과물을 생성하

는 연계함수를 불러들일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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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ro step2;

%data(a=121, b=122, c=123, d=12, e=11);

%replace(a=11);

%bub_bl_bun_ji_do_ho_sm(a=2, b=r314, c=t314);

%dupcheck(a=2);

%bub_bl_bun_ji_do_ho_sm(a=2, b=r313, c=t313);

%sort1(a=2, b=21, c=22);

%comp1(a=25, f=21);

proc delete data = c4.geo11 c4.gun11 c4.link2 c4.geo2 c4.gun2; run;

%mend step2;

%step2;

연계Function 로그램은 연계매크로 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함수를 모아

놓은 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연계되지 않은 자료를 다음 연계작업을

해 재분리 시키는 data함수,임시변수에 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원래의 변

수로 옮겨주는 replace함수,연계키의 복여부를 확인하는 dupcheck함수,

자료를 정렬하는 sort1함수,그리고 결과물을 정리하는 comp1함수가 있다.

연계단계를 모아놓은 연계단계별Function 로그램은 연계키를 구성하기

해 연계키를 묶어주는 함수(:bub_bl_bun_ji_do_ho_sm 등)들을 모아놓은

로그램이다.여기서 연계키(주소 등) 일부를 넣거나 빼는 작업 등을 할 수

있다.

%macro bub_bl_bun_ji_do_ho_sm(a=, b=, c=);

data c4.geo&a; set c4.&b;

pkey&a = compress(bubcode1, ' ')||'-'||compress(bld_nm1, ' ')||'-'||

   compress(san1, ' ')||'-'||compress(bun1, ' ')||'-'||compress(ji1, ' ')||'-'||

           compress(tranwrd(dong_titl1, '동',""), ' ')||'-'||

                   compress(tranwrd(ho_nm1, '호',""), ' ')||'-'||compress(jutak_sm, ' ');

pkey&a = compress(pkey&a, ' '); run;

data c4.gun&a; set c4.&c;

pkey&a = compress(bubcode, ' ')||'-'||compress(MOD_TITL_NM, ' ')||'-'||

  compress(p_san, ' ')||'-'||compress(bun, ' ')||'-'||compress(ji, ' ')||'-'||

  compress(MOD_DONG_NM, ' ')||'-'||compress(MOD_DR_NM, ' ')||'-'||

  compress(smarea, ' ')||'-'||compress(bud_year, ' ');

pkey&a = compress(pkey&a, ' '); run;

%mend;

부분의 자료 간 연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4가지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자료연계 로그램은 끝난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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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조사자료와 행정자료 간 연계를 통한 결과표 작성 분석

1.연계방법을 용한 행정자료의 합성 검토

2010인구주택총조사 시범 행조사자료와 행정자료의 비교분석하여 본다.

행정자료의 품질검토는 2009년 10월 26일부터 실시된 시범 행조사자료와의

비교를 통해서 검토 해 볼 수 있다.

주민등록자료의 인구,가구항목(8개 항목)으로는 성별,세는 나이,가구주

(세 주)와의 계,1년 거주지,5년 거주지,가구구분,거주기간,가구

원 수가 있다(<표 2-46>참고).

건축물 장자료의 주택항목(3개 항목)으로는 거처종류,주거용연면 ,건축

년도가 있다.

<표 2-46> 행 료 수

주민등록자료 건축물 장 자료 비 고

자료제공 기
행정안 부

주 민 과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기 일 2009.10.05. 2009.11.01.

요청지역

(19개 읍면동)

역시 유성구 8개 동

충청남도 홍성군 11개 읍면

요청항목

*10개 항목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세 주와의 계

⑤ 세 주 성명

⑥ 세 주 주민등록번호

⑦ 1년 거주지

⑧ 5년 거주지

⑨ 입연월

⑩ 할 행정동

*일반건축물

-총 표제부 황

-동별 황

-층별 황

-소유자 황

*집합건축물

-총 표제부 황

-동별/층별/호별 황

- 유공유 황

-소유자 황

수령방법 CD-R로 직 수령 CD-R로 직 수령

자료량 385,425건 128,222건

*건축물 장 자료는 주택 외 모든 건축물(업용 건물 등)을 포함

주택부문 연계작업 시 자료를 세분화 하 다.연계 상 자료를 건물명(공동

주택명)이 있는 자료와 없는 자료로 구분하여 건물명이 있는 자료를 먼 연

계 상으로 지정하 다.



65

  <표 2-47> 료 

시범 행조사자료 건축물 장

계 건물명 있음 건물명 없음 계 건물명 있음 건물명 없음

자료건수 99,095 77,280 21,816 99,159 73,048 26,111

기본 연계키는 법정동코드,공동주택명,번지(본번/부번),동,호 등 주소

구성 항목으로 이루고 부문별 특성항목 연계키는 주소 이외에 부문별 특성

항목을 추가하 다.주민등록부와 연계는 주소와 인구특성항목을 이용하

다.주소항목은 법정동코드,공동주택명,번지,동,호를 인구특성항목은 가구

원 성명,출생연월,성별,가구주와의 계를 이용하 다.건축물 장과 연계

는 주소와 주택특성항목을 이용하 으며,주택특성항목은 주거용연면 ,건

축년도이다.

자료 연계방법은 단계별 연계키를 이용하여 산작업을 통한 자동연계 실

시하 고,동일한 공동주택의 명칭이 다른 경우 일부 명칭은 미리 변경해 연

계작업 실시하 다.연계단계는 <표 2-48>,<표 2-49>과 같다.

<표 2-48> 문 단계별 연계키 

연계단계

주소 인구 특성항목

법정동 본번 부번 동 호 이름 생년 생월 성별
가구주와

의 계

1 O O O O O O O O O O

2 O O O O O O O O O X

3 O O O O O O O O X X

4 O O O O O O O X X X

5 O O O O O O 1 X X X

6 O O O O O O -1 X X X

7 O O O O O O 2 X X X

8 O O O O O O -2 X X X

<표 2-49> 주택 문 단계별 연계키 

연계단계
주소 주택 특성항목

법정동 건물명 본번 부번 동 호 면 건축년도

1 ○ O O O O O O O

2 ○ O O O O O O X

3 ○ O O O O O X O

4 O O O O O O X X

... ... ... ... ... ... ... ... ...

9 O O O O 2 O O O

10 O O O O 2 O O X

11 O O O O 2 O X O

12 O O O O 2 O X X

*○ :일치,X:불일치,동2는 동을 순서화해서 일련번호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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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조사자료와 행정자료의 연계율

인구,가구부문 연계율은 체 으로 각각 76.6%,79.7%로 나타났으며,유

성구의 연계율은 인구 78.8%,가구 81.3%이며,홍성군은 각각 68.8%,75.2%

로 나타났다.주택은 86.2%가 연계되었다(표 <2-50>).

유성구의 평균 연계율은 94.9%로 높은 반면,홍성군의 평균 연계율은

63.8%로 히 낮게 나타났다(표 <2-51>).그러나 유성구 신성동의 연계율

은 같은 구 의 다른 지역과 달리 70.0%로 낮았다.그 원인은 육군․공군․해

군 학아 트와 LG사원아 트가 건축물 장에는 일반으로 분류되어 호정보

가 락됨에 따라 비연계로 처리되었기 때문이다.건축물 장은 소유와 매매

의 단 가 호단 로 구분되면 집합건축물로 분류되고,공용 리건물처럼 호

단 가 없는 경우는 일반건축물로 분류된다.

<표 2-50> 사 료  행 료  연계  (단 :건,%)

인구 가구 주택

시범 행정
연계건
수

연계
율

시범 행정
연계건
수

연계
율

시범 행정
연계건
수

연계
율

계 338,837 356,124 259,382 76.6 117,009 130,373 93,299 79.799,095 99,159 85,444 86.2

소계 262,637 267,324 206,949 78.8 87,301 94,295 70,947 81.3 71,433 74,787 67,790 94.9

유

성

구

진잠동 25,867 29,641 21,476 83.0 8,583 10,967 7,398 86.2 7,970 9,360 7486 93.9

온천1동 20,933 22,464 14,545 69.5 8,426 10,223 6,046 71.8 5,377 6,119 5035 93.6

온천2동 44,103 35,251 25,034 56.8 16,207 14,383 9,581 59.1 7,900 8,660 7661 97.0

신성동 28,677 28,824 22,054 76.9 9,352 10,110 7,635 81.6 7,251 6,097 5077 70.0

민동 25,464 27,021 22,475 88.3 8,071 8,677 7,237 89.7 7,098 7,483 7042 99.2

구즉동 54,335 57,543 46,770 86.1 17,061 18,468 15,196 89.117,660 18,425 17496 99.1

노은1동 20,924 23,078 18,327 87.6 6,829 7,732 6,158 90.2 5,597 5,749 5526 98.7

노은2동 42,334 43,502 36,268 85.7 12,772 13,735 11,696 91.612,580 12,894 12467 99.1

소계 76,200 88,800 52,433 68.8 29,708 36,078 22,352 75.2 27,662 24,372 17,654 63.8

홍

성

군

홍성읍 39,151 42,542 27,666 70.7 13,858 16,207 10,278 74.212,011 13,342 10622 88.4

천읍 8,366 11,487 5,130 61.3 3,469 4,894 2,439 70.3 3,368 3,822 1973 58.6

홍북면 3,768 4,692 2,649 70.3 1,584 1,931 1,239 78.2 1,590 1,099 794 49.9

마면 3,358 4,007 2,289 68.2 1,422 1,777 1,107 77.8 1,409 858 562 39.9

홍동면 3,300 3,952 1,839 55.7 1,350 1,596 918 68.0 1,334 602 439 32.9

장곡면 2,896 3,597 2,187 75.5 1,356 1,644 1,138 83.9 1,350 662 379 28.1

은하면 2,555 2,935 1,672 65.4 1,061 1,230 803 75.7 1,037 563 394 38.0

결성면 2,283 2,699 1,431 62.7 1,008 1,195 748 74.2 980 623 369 37.7

서부면 3,182 3,990 2,254 70.8 1,360 1,719 1,081 79.5 1,307 619 464 35.5

갈산면 3,419 4,415 2,547 74.5 1,507 1,894 1,235 82.0 1,474 957 626 42.5

구항면 3,922 4,484 2,769 70.6 1,733 1,991 1,366 78.8 1,802 1,225 1,032 57.3

*연계율 =연계건수/시범자료건수*100

유성구는 집합건축물 특히 아 트의 비 이 높아 연계율이 높고 홍성군

은 단독주택의 비 이 높아 연계율이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표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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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1> 사 료  주택  별 연계건수  비

구분 계
단 독 주 택

아 트
연립
주택

다세
비거주용
건물내주
택

미상일반 다가구 업겸
용

계(호) 99,09524,990 20,366 2,405 2,21966,526 4,189 2,370 625 395

연계건수(호) 85,44414,644 10,644 2,147 1,85365,642 2,471 2,055 385 247

연계율(%) 86.2 58.6 52.3 89.3 83.5 98.7 59.0 86.7 61.6 62..5

<표 2-52> 행 역별 주택  아 트  단독주택  차지하는 비 (단 :호,%)

지역 계
단독주택

아 트 연립주
택

다세 비거주용 미상
소계 일반

다가
구

업겸
용

계 99,095 24,990 20,3662,405 2,219 66,526 4,189 2,370 625 395

(구성비) 100.0 25.2 20.6 2.4 2.2 67.1 4.2 2.4 0.6 0.4

유성구 71,433 7,552 4,0021,929 1,621 58,539 2,813 1,993 247 289

(구성비) 100.0 10.6 5.6 2.7 2.3 81.9 3.9 2.8 0.3 0.4

홍성군 27,662 17,438 16,364 476 598 7,987 1,376 377 378 106

(구성비) 100.0 63.0 59.2 1.7 2.2 28.9 5.0 1.4 1.4 0.4

나.항목간 일치율

(1)인구부문

시범 행조사자료와 주민등록자료 간에 연계된 259,382명(76.6%)의 인구부

문 항목의 일치정도를 비교함으로써 주민등록자료의 품질을 검토하고자 한

다.성별에서 일치된 비율은 259,382명 257,417명으로 99.2%이다.‘세는 나

이’의 체 일치비율은 81.5%(211,448명)이며 연령 가 높아질수록 일치도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표 2-53>과 <표 2-54>).

<표 2-53> 별 치 도 (단 :명,%)

등록

시범

체 남자 여자

소계 구성비 남자 구성비 여자 구성비

[ 체] 259,382 100.0 128,692 49.6 130,690 50.4

남자 128,662 49.6 127,709 99.3 953 0.7

여자 130,661 50.4 953 0.7 129,708 99.3

미상 59 0.0 30 50.8 29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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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4> 주민등 료 ‘ 는 나 ’ 치 도(각 별 비 ) (단 :명,%)

시범 행조사
(연령 )

일치
주민등록 세는 나이와의 불일치 정도

소계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이상 미상

[ 체]
259,382 211,448 47,934 37,193 6,342 1,805 721 359 1,268 246

(100.0) (81.5) (18.5) (14.3) (2.4) (0.7) (0.3) (0.1) (0.5) (0.1)

1~9세
31,573 30669 904 807 32 11 3 6 45 0

(12.2) (97.1) (2.9) (2.6) (0.1) (0.0) (0.0) (0.0) (0.1) (0.0)

10~19세
44,778 41924 2,854 2653 105 21 11 9 55 0

(17.3) (93.6) (6.4) (5.9) (0.2) (0.0) (0.0) (0.0) (0.1) (0.0)

20~29세
24,965 22392 2,573 2166 121 45 30 21 190 0

(9.6) (89.7) (10.3) (8.7) (0.5) (0.2) (0.1) (0.1) (0.8) (0.0)

30~39세
44,535 38203 6,332 5545 462 74 36 24 191 0

(17.2) (85.8) (14.2) (12.5) (1.0) (0.2) (0.1) (0.1) (0.4) (0.0)

40~49세
48,063 35212 12,851 10526 1678 312 111 44 180 0

(18.5) (73.3) (26.7) (21.9) (3.5) (0.6) (0.2) (0.1) (0.4) (0.0)

50~59세
31,500 21242 10,258 7540 1780 483 170 70 215 0

(12.1) (67.4) (32.6) (23.9) (5.7) (1.5) (0.5) (0.2) (0.7) (0.0)

60~69세
16,290 10709 5,581 3876 962 370 161 67 145 0

(6.3) (65.7) (34.3) (23.8) (5.9) (2.3) (1.0) (0.4) (0.9) (0.0)

70~79세
12,444 7839 4,605 2958 900 365 137 68 177 0

(4.8) (63.0) (37.0) (23.8) (7.2) (2.9) (1.1) (0.5) (1.4) (0.0)

80~89세
4,402 2845 1,557 1003 281 114 54 45 60 0

(1.7) (64.6) (35.4) (22.8) (6.4) (2.6) (1.2) (1.0) (1.4) (0.0)

90세이상
586 413 173 119 21 10 8 5 10 0

(0.2) (70.5) (29.5) (20.3) (3.6) (1.7) (1.4) (0.9) (1.7) (0.0)

미상
246 0 246 0 0 0 0 0 0 246

(0.1) (0.0) (100.0) (0.0) (0.0) (0.0) (0.0) (0.0) (0.0) (100.0)

<표 2-55> 료 간 연 별(10 ) 치 도 (단 :명,%)

등록
시범

계 1~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89세 90세 이상

계
259,382 31,569 44,809 24,973 45,254 48,407 31,091 16,377 12,135 4,201 566

(100.0) (12.2) (17.3) (9.6) (17.4) (18.7) (12.) (6.3) (4.7) (1.6) (0.2)

1~9세
31,573 31,432 115 13 9 3 0 0 0 1 0

(12.2) (99.6) (0.4) (0.0) (0.0) (0.0) (0.0) (0.0) (0.0) (0.0) (0.0)

10~19세
44,778 96 44,492 179 5 5 0 0 0 1 0

(17.3) (0.2) (99.4) (0.4) (0.0) (0.0) (0.0) (0.0) (0.0) (0.0) (0.0)

20~29세
24,965 10 158 24,494 241 29 22 6 4 1 0

(9.6) (0.0) (0.6) (98.1) (1.0) (0.1) (0.1) (0.0) (0.0) (0.0) (0.0)

30~39세
44,535 9 12 217 43,917 337 25 8 6 4 0

(17.2) (0.0) (0.0) (0.5) (98.6) (0.8) (0.1) (0.0) (0.0) (0.0) (0.0)

40~49세
48,063 6 7 20 986 46,602 417 16 6 3 0

(18.5) (0.0) (0.0) (0.0) (2.1) (97.0) (0.9) (0.0) (0.0) (0.0) (0.0)

50~59세
31,500 2 8 15 20 1,369 29,772 304 6 4 0

(12.1) (0.0) (0.0) (0.0) (0.1) (4.3) (94.5) (1.0) (0.0) (0.0) (0.0)

60~69세
16,290 1 1 3 3 13 797 15,328 142 2 0

(6.3) (0.0) (0.0) (0.0) (0.0) (0.1) (4.9) (94.1) (0.9) (0.0) (0.0)

70~79세
12,444 0 0 4 9 5 10 688 11,641 87 0

(4.8) (0.0) (0.0) (0.0) (0.1) (0.0) (0.1) (5.5) (93.5) (0.7) (0.0)

80~89세
4,402 0 1 0 1 1 2 2 319 4,047 29

(1.7) (0.0) (0.0) (0.0) (0.0) (0.0) (0.0) (0.0) (7.2) (91.9) (0.7)

90세이상
586 0 0 1 0 0 0 0 2 46 537

(0.2) (0.0) (0.0) (0.2) (0.0) (0.0) (0.0) (0.0) (0.3) (7.8) (91.6)

미상
246 13 15 27 63 43 46 25 9 5 0

(0.1) (5.3) (6.1) (11.0) (25.6) (17.5) (18.7) (10.2) (3.7) (2.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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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와의 계에서는 235,272건이 일치하여 총 일치정도는 90.7%이며,

계별 일치정도는 자녀가 96.6%,가구주가 93.9%,배우자가 88.5% 순으로

높다(<표 2-56>참고).

1년 거주지의 총 일치정도는 88.8%(23,018건)이며,‘재 살고 있는 집’

이 94.0%로 가장 일치율이 높다(<표 2-57>참고).5년 거주지의 총 일치

정도는 73.3%(18,992건)이며,‘태어나지 않았음’이 99.1%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은 ‘다른 시군구’항목이 94.5%로 일치도가 높다(<표 2-58>참고).

<표 2-56> 가 주  계별 치 도 (단  : %)

등록
시범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미상

계
259,38290,91355,94796,0273,517 5,403 9852,698 17 108 1,508 0 11 833 995 420

(100.0)(35.0)(21.6)(37.0) (1.4) (2.1) (0.4) (1.0) (0.0) (0.0) (0.6)(0.0)(0.0) (0.3) (0.4) (0.2)

1
86,76081,509 1,558 1,0201,510 740 79 18 0 22 154 0 3 27 107 13

(33.4)(93.9) (1.8) (1.2) (1.7) (0.9) (0.1) (0.0) (0.0) (0.0) (0.2)(0.0)(0.0) (0.0) (0.1) (0.0)

2
60,645 4,94153,643 1471,323 256 38 3 0 4 52 0 1 25 207 5

(23.4) (8.1)(88.5) (0.2) (2.2) (0.4) (0.1) (0.0) (0.0) (0.0) (0.1)(0.0)(0.0) (0.0) (0.3) (0.0)

3
96,500 1,556 12593,249 50 5 1 845 5 0 316 0 1 103 124 120

(37.2) (1.6) (0.1)(96.6) (0.1) (0.0) (0.0) (0.9) (0.0) (0.0) (0.3)(0.0)(0.0) (0.1) (0.1) (0.1)

4
1,060 116 282 29 607 4 0 5 0 0 4 0 0 4 8 1

(0.4)(10.9)(26.6) (2.7)(57.3) (0.4) (0.0) (0.5) (0.0) (0.0) (0.4)(0.0)(0.0) (0.4) (0.8) (0.1)

5
5,482 872 192 7 9 4,152 186 1 0 19 3 0 2 5 34 0

(2.1)(15.9) (3.5) (0.1) (0.2)(75.7) (3.4) (0.0) (0.0) (0.3) (0.1)(0.0)(0.0) (0.1) (0.6) (0.0)

6
974 82 28 6 3 182 662 1 0 1 0 0 0 2 7 0

(0.4) (8.4) (2.9) (0.6) (0.3)(18.7)(68.0) (0.1) (0.0) (0.1) (0.0)(0.0)(0.0) (0.2) (0.7) (0.0)

7
3,205 67 6 1,025 1 0 01,776 6 0 24 0 0 257 15 28

(1.2) (2.1) (0.2)(32.0) (0.0) (0.0) (0.0)(55.4) (0.2) (0.0) (0.7)(0.0)(0.0) (8.0) (0.5) (0.9)

8

45 0 0 19 0 0 0 16 6 0 0 0 0 4 0 0

(0.0) (0.0) (0.0)(42.2) (0.0) (0.0) (0.0)(35.6)(13.3) (0.0) (0.0)(0.0)(0.0) (8.9) (0.0) (0.0)

9
174 23 4 2 1 48 14 1 0 60 1 0 0 19 1 0

(0.1)(13.2) (2.3) (1.1) (0.6)(27.6) (8.0) (0.6) (0.0)(34.5) (0.6)(0.0)(0.0)(10.9) (0.6) (0.0)

10
1,695 345 34 195 4 3 1 5 0 0 904 0 0 184 18 2

(0.7)(20.4) (2.0)(11.5) (0.2) (0.2) (0.1) (0.3) (0.0) (0.0)(53.3)(0.0)(0.0)(10.9) (1.1) (0.1)

11
335 27 2 103 0 0 0 7 0 0 13 0 1 19 7 156

(0.1) (8.1) (0.6)(30.7) (0.0) (0.0) (0.0) (2.1) (0.0) (0.0) (3.9)(0.0)(0.3) (5.7) (2.1)(46.6)

12
60 22 3 11 1 1 1 0 0 0 6 0 0 9 2 4

(0.0)(36.7) (5.0)(18.3) (1.7) (1.7) (1.7) (0.0) (0.0) (0.0)(10.0)(0.0)(0.0)(15.0) (3.3) (6.7)

13
719 219 14 77 3 5 3 10 0 2 22 0 3 168 107 86

(0.3)(30.5) (1.9)(10.7) (0.4) (0.7) (0.4) (1.4) (0.0) (0.3) (3.1)(0.0)(0.4)(23.4)(14.9)(12.0)

14
759 508 23 68 1 3 0 1 0 0 9 0 0 7 135 4

(0.3)(66.9) (3.0) (9.0) (0.1) (0.4) (0.0) (0.1) (0.0) (0.0) (1.2)(0.0)(0.0) (0.9)(17.8) (0.5)

미상
969 626 33 69 4 4 0 9 0 0 0 0 0 0 223 1

(0.4)(64.6) (3.4) (7.1) (0.4) (0.4) (0.0) (0.9) (0.0) (0.0) (0.0)(0.0)(0.0) (0.0)(23.0) (0.1)

① 가구주 ② 가구주의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가구주의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⑦ 손자녀,그 배우자 ⑧ 증손자녀,그 배우자 ⑨ 조부모 ⑩ 형제자매,그 배우자

⑪형제자매의자녀,그배우자⑫부모의형제자매⑬기타친인척⑭그외같이사는사람(고용인,하숙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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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7> 1   거주지 치 도 (단 :명,%)

등록

시범
계 태어나지 않았음

재 살고 있는

집

같은 시군구내 다

른 집
다른 시군구

계
25,915 236 21,023 2,414 2,242

(100.0) (0.9) (81.1) (9.3) (8.7)

태어나지 않았음
232 210 15 2 5

(0.9) (90.5) (6.5) (0.9) (2.2)

재 살고 있는

집

21,466 16 20,169 748 533

(82.8) (0.1) (94.0) (3.5) (2.5)

같은 시군구내

다른 집

2,737 5 517 1,609 606

(10.6) (0.2) (18.9) (58.8) (22.1)

다른 시군구
1,255 4 184 37 1,030

(4.8) (0.3) (14.7) (2.9) (82.1)

북한 는 외국
134 - 71 9 54

(0.5) (0.0) (53.0) (6.7) (40.3)

미상
91 1 67 9 14

(0.4) (1.1) (73.6) (9.9) (15.4)

<표 2-58> 5   거주지 치 도 (단 :명,%)

등록

시범
계

태어나지 않았

음

재 살고 있는

집

같은 시군구내

다른 집
다른 시군구

계
25,915 1,574 8,781 6,505 9,055

(100.0) (6.1) (33.9) (25.1) (34.9)

태어나지 않았음
1,078 1,068 4 2 4

(4.2) (99.1) (0.4) (0.2) (0.4)

재 살고 있는 집
10,268 6 8,351 1,162 749

(39.6) (0.1) (81.3) (11.3) (7.3)

같은 시군구내 다른

집

9,075 8 305 5,135 3,627

(35.0) (0.1) (3.4) (56.6) (40.0)

다른 시군구
4,697 8 84 167 4,438

(18.1) (0.2) (1.8) (3.6) (94.5)

북한 는 외국
243 - 24 26 193

(0.9) (0.0) (9.9) (10.7) (79.4)

미상
554 484 13 13 44

(2.1) (87.4) (2.3) (2.3) (7.9)

(2)가구부문

시범 행조사자료와 주민등록자료 간에 연계된 93,299가구(79.7%)의 가구부

문 항목의 일치정도를 비교함으로써 주민등록자료의 품질을 검토하고자 한

다.

가구구분의 일치정도는 91.8%(85.636가구)이며,‘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가

94.2%로 일치율이 가장 높은 반면,‘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6인 이

상의 가구’가 2.9%로 가장 낮다(<표 2-59>참고).

가구원수는 67,106가구가 71.9%의 일치정도를 보이며,가구원수가 1명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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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일치율이 83.6%로 가장 높다.가구원수가 ‘2명’,‘3명’인 가구의 일치도

는 각각 61.9%,65.7%로 낮은 편으로 등록지와 거주지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표 2-60>참고).거주기간의 일치정도는 68.5%(6,417가구)이

며,‘1년 미만인 가구’가 85.7%로 일치율이 가장 높은 반면,‘20~25년 미만인

가구’가 29.7%로 가장 낮다(<표 2-61>참고).

<표 2-59> 가  치 도 (단  : 가 , %)

등록
시범

계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가족이외의
사람이 함께
사는 가구

1인 가구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6인 이상의

가구

계
93,299 76,555 780 15,490 470 4

(100.0) (82.1) (0.8) (16.6) (0.5) (0.0)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78,792 74,220 728 3,590 253 1

(84.5) (94.2) (0.9) (4.6) (0.3) (0.0)

가족과 가족이외의
사람이

함께 사는 가구

65 48 5 7 5 -

(0.1) (73.8) (7.7) (10.8) (7.7) (0.0)

1인가구
13,515 2,024 33 11,328 129 1

(14.5) (15.0) (0.2) (83.8) (1.0) (0.0)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

694 135 6 471 82 -

(0.7) (19.5) (0.9) (67.9) (11.8) (0.0)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6인 이상의

가구

34 20 - 13 - 1

(0.0) (58.8) (0.0) (38.2) (0.0) (2.9)

미상
199 108 8 81 1 1

(0.2) (54.3) (4.0) (40.7) (0.5) (0.5)

<표 2-60> 가 원수  치 도 (단  : , %)

등록

시범
계 1 2 3 4 5 6 7 8 9 10명이상

계
93,299 15,490 17,092 19,940 28,863 8,979 2,155 556 153 46 25

(100.0) (16.6) (18.3) (21.4) (30.9) (9.6) (2.3) (0.6) (0.2) (0.0) (0.0)

1
13,590 11,361 1,277 422 344 126 33 19 7 - 1

(14.6) (83.6) (9.4) (3.1) (2.5) (0.9) (0.2) (0.1) (0.1) (0.0) (0.0)

2
21,076 2,762 13,048 3,221 1,437 362 166 59 12 7 2

(22.6) (13.1) (61.9) (15.3) (6.8) (1.7) (0.8) (0.3) (0.1) (0.0) (0.0)

3
20,271 748 1,988 13,321 3,352 643 154 49 12 3 1

(21.7) (3.7) (9.8) (65.7) (16.5) (3.2) (0.8) (0.2) (0.1) (0.0) (0.0)

4
27,959 379 515 2,528 22,443 1,670 303 76 33 9 3

(30.0) (1.4) (1.8) (9.0) (80.3) (6.0) (1.1) (0.3) (0.1) (0.0) (0.0)

5
8,457 155 191 367 1,135 5,867 598 105 23 9 7

(9.1) (1.8) (2.3) (4.3) (13.4) (69.4) (7.1) (1.2) (0.3) (0.1) (0.1)

6
1,404 25 46 56 106 238 848 64 14 5 2

(1.5) (1.8) (3.3) (4.0) (7.5) (17.0) (60.4) (4.6) (1.0) (0.4) (0.1)

7
350 8 22 12 25 53 41 169 17 2 1

(0.4) (2.3) (6.3) (3.4) (7.1) (15.1) (11.7) (48.3) (4.9) (0.6) (0.3)

8
85 4 - 8 7 12 10 13 31 - -

(0.1) (4.7) (0.0) (9.4) (8.2) (14.1) (11.8) (15.3) (36.5) (0.0) (0.0)

9
31 - - 2 8 2 2 1 4 11 1

(0.0) (0.0) (0.0) (6.5) (25.8) (6.5) (6.5) (3.2) (12.9) (35.5) (3.2)

10명이상
76 48 5 3 6 6 - 1 - - 7

(0.1) (63.2) (6.6) (3.9) (7.9) (7.9) (0.0) (1.3) (0.0) (0.0)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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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시범
계

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

년 미만

15～20

년 미만

20～25

년 미만

25년

이상
미상

계
9,369 1,599 1,561 958 1,728 1,528 677 289 157 871 1

(100.0) (17.1) (16.7) (10.2) (18.4) (16.3) (7.2) (3.1) (1.7) (9.3) (0.0)

1년 미만
1,472 1,262 129 22 37 12 2 1 1 6 -

(15.7) (85.7) (8.8) (1.5) (2.5) (0.8) (0.1) (0.1) (0.1) (0.4) (0.0)

1~2년 미만
1,342 151 1,068 75 28 10 4 - 1 5 -

(14.3) (11.3) (79.6) (5.6) (2.1) (0.7) (0.3) (0.0) (0.1) (0.4) (0.0)

2~3년 미만
970 45 167 575 172 9 - - 1 1 -

(10.4) (4.6) (17.2) (59.3) (17.7) (0.9) (0.0) (0.0) (0.1) (0.1) (0.0)

3~5년 미만
1,546 40 73 184 1,140 86 6 2 1 14 -

(16.5) (2.6) (4.7) (11.9) (73.7) (5.6) (0.4) (0.1) (0.1) (0.9) (0.0)

5~10년 미만
1,815 52 79 67 271 1,166 81 17 14 68 -

(19.4) (2.9) (4.4) (3.7) (14.9) (64.2) (4.5) (0.9) (0.8) (3.7) (0.0)

10~15년 미만
770 18 13 14 31 133 421 53 10 77 -

(8.2) (2.3) (1.7) (1.8) (4.0) (17.3) (54.7) (6.9) (1.3) (10.0) (0.0)

15~20년 미만
346 5 9 7 14 28 73 143 7 60 -

(3.7) (1.4) (2.6) (2.0) (4.0) (8.1) (21.1) (41.3) (2.0) (17.3) (0.0)

20~25년 미만
128 - 3 1 8 19 9 15 38 35 -

(1.4) (0.0) (2.3) (0.8) (6.3) (14.8) (7.0) (11.7) (29.7) (27.3) (0.0)

25년 이상
961 20 16 12 25 61 80 58 84 604 1

(10.3) (2.1) (1.7) (1.2) (2.6) (6.3) (8.3) (6.0) (8.7) (62.9) (0.1)

미상
19 6 4 1 2 4 1 - - 1 -

(0.2) (31.6) (21.1) (5.3) (10.5) (21.1) (5.3) (0.0) (0.0) (5.3) (0.0)

<표 2-61> 거주 간  치 도 (단  : 가 , %)

(3)주택부문

시범 행조사와 건축물 장 간 연계된 85,444호(86.2%)의 주택부문 항목의

일치정도를 비교함으로써 건축물 장 자료의 품질을 검토하고자 한다.

조사자료와 행정자료 간 연계된 85,444호 ‘거처의 종류’일치건수는

79,390호로 92.9%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아 트’가 99.4%로 일치율은

높으나,‘다가구 단독'은 38.2%로 낮게 나타났다(<표 2-62>참고).

주거용 연면 은 연계된 85,444호 ‘주거용 연면 ’일치건수는 72,603호

로 85.0%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6.2~62.7㎡미만’이 92.0%로 일치정

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 순으로 ‘62.7~95.7㎡미만’이 90.6% 일치하고

‘227.7~326.7㎡미만’의 일치율이 56.7%로 극히 낮으며,‘23.1-29.7㎡ 미만’의 일

치율이 37.6%로 낮게 나타났다<표 2-63>참고).

건축년도는 85,444호 76,087호가 일치하여 89.0% 동일하다.‘2006년’에

건축된 주택의 일치도가 97.4%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순으로는 ‘2008년’에 건

축된 주택으로 97.0% 일치한다.‘1960-1969년’주택의 일치도는 19.3%로 일치

도가 낮은 편이다<표 2-6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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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2> 거처   치 도 (단 :호,%)

건축물 장

시험조사
계

단독주택

아 트
연립

주택

다세

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주

택
소계 일반 다가구 업겸용

< 체 >
(호) 85,444 13,250 10,280 1,153 1,817 65,525 1,707 2,965 1,976

(%) 100.0 15.5 12.0 1.3 2.1 76.7 2.0 3.5 2.3

단독주택
(호) 14,644 12,792 10,081 1,057 1,654 14 19 110 1,691

(%) 17.1 87.4 78.8 8.3 12.9 0.1 0.1 0.8 11.5

일반단독주택
(호) 10,644 10,011 9,451 212 348 7 10 50 552

(%) 12.5 94.1 88.8 2.0 3.3 0.1 0.1 0.5 5.2

다가구단독주택
(호) 2,147 1,799 436 820 543 6 9 57 273

(%) 2.5 83.8 20.3 38.2 25.3 0.3 0.4 2.7 12.7

업겸용

단독주택

(호) 1,853 982 194 25 763 1 0 3 866

(%) 2.2 53.0 10.5 1.4 41.2 0.1 0.0 0.2 46.7

아 트
(호) 65,642 1 1 0 0 65,268 354 17 2

(%) 76.8 0.0 0.0 0.0 0.0 99.4 0.5 0.0 0.0

연립주택
(호) 2,471 52 29 9 14 92 1,184 1,131 12

(%) 2.9 2.1 1.2 0.4 0.6 3.7 47.9 45.8 0.5

다세 주택
(호) 2,055 159 34 69 56 44 145 1,680 27

(%) 2.4 7.7 1.7 3.4 2.7 2.1 7.1 81.8 1.3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호) 385 155 78 7 70 0 0 3 224

(%) 0.5 40.3 20.3 1.8 18.2 0.0 0.0 0.8 58.2

<표 2-63> 주거  연  치 도 (단  : , %)

행정(㎡)
조사(㎡) 계

23.1
미만

23.1-29
.7미만

29.7-46
.2미만

46.2-62
.7미만

62.7-95
.7미만

95.7-
128.7
미만

128.7-
161.7
미만

161.7-
227.7
미만

227.7-
326.7
미만

326.7

이상
미상

계
(호) 85,444 677 697 4,91017,40036,475 11,574 7,468 2,571 1,641 1,611 420

(%) 100.0 0.8 0.8 5.7 20.4 42.7 13.5 8.7 3.0 1.9 1.9 0.5

23.1미만
(호) 240 153 23 11 8 12 4 3 4 5 17 -

(%) 0.3 63.8 9.6 4.6 3.3 5.0 1.7 1.3 1.7 2.1 7.1 .

23.1-29.7미만
(호) 455 254 171 9 5 3 3 2 1 2 5 -

(%) 0.5 55.8 37.6 2.0 1.1 0.7 0.7 0.4 0.2 0.4 1.1 .

29.7-46.2미만
(호) 4,273 177 330 3,422 124 86 54 14 12 26 28 -

(%) 5.0 4.1 7.7 80.1 2.9 2.0 1.3 0.3 0.3 0.6 0.7 .

46.2-62.7미만
(호) 16,487 23 58 68915,164 327 85 32 40 33 24 12

(%) 19.3 0.1 0.4 4.2 92.0 2.0 0.5 0.2 0.2 0.2 0.2 .

62.7-95.7미만
(호) 37,673 44 62 562 1,75034,092 616 195 123 95 89 45

(%) 44.1 0.1 0.2 1.5 4.7 90.6 1.6 0.5 0.3 0.3 0.2 .

95.7-128.7미만
(호) 13,232 13 40 157 236 1,672 10,014 515 237 235 112 1

(%) 15.5 0.1 0.3 1.2 1.8 12.6 75.7 3.9 1.8 1.8 0.9 .

128.7-161.7미만
(호) 7,486 3 4 28 40 139 620 6,309 135 113 94 1

(%) 8.8 0.0 0.1 0.4 0.5 1.9 8.3 84.3 1.8 1.5 1.3 .

161.7-227.7미만
(호) 2,772 4 3 15 50 93 137 353 1,747 255 115 -

(%) 3.2 0.1 0.1 0.5 1.8 3.4 4.9 12.7 63.0 9.2 4.2 .

227.7-326.7미만
(호) 976 2 - 9 13 28 20 34 168 553 149 -

(%) 1.1 0.2 0.0 0.9 1.3 2.9 2.1 3.5 17.2 56.7 15.3 .

326.7이상
(호) 1,489 4 6 8 10 23 21 11 104 324 978 -

(%) 1.7 0.3 0.4 0.5 0.7 1.5 1.4 0.7 7.0 21.8 65.7 .

미상
(호) 722 8 6 15 49 100 30 36 39 48 30 361

(%) 0.8 1.1 0.8 2.1 6.8 13.9 4.2 5.0 5.4 6.6 4.2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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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4> 건 도 치 도 (단  : , %)

행정
조사 계

1959
년이

1960-
1969
년

1970-
1979년

1980-
1989년

1990-
1994년

1995-
1999년

2000-
2004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미상

계
(호) 85,444 1,355 454 1,165 2,93418,09014,36819,4427,7399,3941,9673,9732,5651,998

(%) 100.0 1.6 0.5 1.4 3.4 21.2 16.8 22.8 9.1 11.0 2.3 4.6 3.0 2.3

1959년
이

(호) 1,032 506 55 70 33 36 37 38 9 5 7 6 - 230

(%) 1.2 49.0 5.3 6.8 3.2 3.5 3.6 3.7 0.9 0.5 0.7 0.6 0.0 22.3

1960-
1969년

(호) 715 146 138 94 58 26 33 24 2 2 6 3 2 181

(%) 0.8 20.4 19.3 13.1 8.1 3.6 4.6 3.4 0.3 0.3 0.8 0.4 0.3 25.3

1970-
1979년

(호) 1,721 152 102 592 334 65 78 36 6 11 5 2 3 335

(%) 2.0 8.8 5.9 34.4 19.4 3.8 4.5 2.1 0.3 0.6 0.3 0.1 0.2 19.5

1980-
1989년

(호) 3,515 152 43 199 2,007 495 156 68 6 8 8 15 4 354

(%) 4.1 4.3 1.2 5.7 57.1 14.1 4.4 1.9 0.2 0.2 0.2 0.4 0.1 10.1

1990-
1994년

(호) 18,016 122 35 73 25216,551 477 114 4 14 10 9 8 347

(%) 21.1 0.7 0.2 0.4 1.4 91.9 2.6 0.6 0.0 0.1 0.1 0.0 0.0 1.9

1995-
1999년

(호) 14,929 113 33 62 145 68413,167 402 16 11 14 8 4 270

(%) 17.5 0.8 0.2 0.4 1.0 4.6 88.2 2.7 0.1 0.1 0.1 0.1 0.0 1.8

2000-
2004년

(호) 19,366 86 27 36 53 121 26718,410 139 37 20 10 6 154

(%) 22.7 0.4 0.1 0.2 0.3 0.6 1.4 95.1 0.7 0.2 0.1 0.1 0.0 0.8

2005년
(호) 7,883 21 6 5 8 16 31 1937,484 60 20 7 1 31

(%) 9.2 0.3 0.1 0.1 0.1 0.2 0.4 2.4 94.9 0.8 0.3 0.1 0.0 0.4

2006년
(호) 9,413 16 3 5 4 6 20 34 429,172 55 30 6 20

(%) 11.0 0.2 0.0 0.1 0.0 0.1 0.2 0.4 0.4 97.4 0.6 0.3 0.1 0.2

2007년
(호) 2,004 14 3 8 7 10 14 21 19 511,774 62 5 16

(%) 2.3 0.7 0.1 0.4 0.3 0.5 0.7 1.0 0.9 2.5 88.5 3.1 0.2 0.8

2008년
(호) 3,903 7 6 6 5 2 7 8 3 12 273,784 15 21

(%) 4.6 0.2 0.2 0.2 0.1 0.1 0.2 0.2 0.1 0.3 0.7 97.0 0.4 0.5

2009년
(호) 2,586 10 1 6 4 7 5 10 2 3 3 182,502 15

(%) 3.0 0.4 0.0 0.2 0.2 0.3 0.2 0.4 0.1 0.1 0.1 0.7 96.8 0.6

미상
(호) 361 10 2 9 24 71 76 84 7 8 18 19 9 24

(%) 0.4 2.8 0.6 2.5 6.6 19.7 21.1 23.3 1.9 2.2 5.0 5.3 2.5 6.6

<표 2-65> 거처  별 주거   치 도 (단  : , %)

거처

종류

일치

비율

(%)

계

(호)

일치

건수

(호)

주거용 면

23.1
미만

23.1-
29.7
미만

29.7-
46.2
미만

46.2-
62.7
미만

62.7-
95.7
미만

95.7-
128.7
미만

128.7-
161.7
미만

161.7-
227.7
미만

227.7-
326.7
미만

326.7
이상

< 체 > 85.085,44472,600 153 171 3,422 15,163 34,092 10,013 6,309 1,747 553 977

단독주택 50.914,644 7,454 26 16 253 493 2,458 1,830 331 622 501 924

일반단독주택 52.610,644 5,595 20 13 228 466 2362 1,724 258 407 95 22

다가구단독주택 56.0 2,147 1,202 2 1 7 10 31 43 28 97 189 794

업겸용단독주

택
35.5 1,853 657 4 2 18 17 65 63 45 118 217 108

아 트 95.965,64262,970 0 70 2,990 14,250 30,547 8,137 5,909 1,051 16 0

연립주택 55.2 2,471 1,363 9 5 52 295 844 21 54 58 20 5

다세 주택 34.9 2,055 717 111 79 116 114 223 11 12 6 8 37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24.9 385 96 7 1 11 11 20 14 3 10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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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인구 가구 주택

연계

건수
성별

비

율

(%)

세는

나이

비율

(%)

가구주

계

비

율

(%)

연계

건수

가구

구분

비

율

(%)

가구

원수

비

율

(%)

연계

건수

거처

종류

비

율

(%)

계 259,382257,41799.2211,448 81.5236,87191.3 93,299 85,63691.8 67,10171.9 85,444 79,39092.9

소계 206,949205,42499.3172,073 83.1190,66992.1 70,947 65,68892.6 52,94674.6 67,790 63,67593.9

유

성

구

진잠동 21,476 21,31299.2 17,517 81.6 19,33690.0 7,398 6,85192.6 5,52274.6 7,486 7,02293.8

온천1동 14,545 14,40799.1 11,485 79.0 12,56886.4 6,046 5,29687.6 4,28470.9 5,035 3,98479.1

온천2동 25,034 24,77899.0 20,338 81.2 22,57090.2 9,581 8,60989.9 6,76870.6 7,661 6,69687.4

신성동 22,054 21,94499.5 19,297 87.5 20,74794.1 7,635 7,08092.7 5,72174.9 5,077 4,46587.9

민동 22,475 22,32699.3 18,897 84.1 21,02593.5 7,237 6,80994.1 5,39074.5 7,042 6,77996.3

구즉동 46,770 46,46499.3 38,976 83.3 43,80193.7 15,196 14,31094.2 11,82277.8 17,496 17,12897.9

노은1동 18,327 18,21499.4 15,401 84.0 16,93092.4 6,158 5,76193.6 4,56174.1 5,526 5,25095.0

노은2동 36,268 35,97999.2 30,162 83.2 33,69292.9 11,696 10,97293.8 8,87875.9 12,467 12,35199.1

소계 52,433 51,99399.2 39,375 75.1 46,20288.1 22,352 19,94889.2 14,15563.3 17,654 15,71589.0

홍

성

군

홍성읍 27,666 27,39599.0 21,561 77.9 24,51188.6 10,278 9,28390.3 6,55463.8 10,622 9,51589.6

천읍 5,130 5,07598.9 3,825 74.6 4,49087.5 2,439 2,16288.6 1,55463.7 1,973 1,58880.5

홍북면 2,649 2,63099.3 1,782 67.3 2,32887.9 1,239 1,08487.5 76161.4 794 75495.0

마면 2,289 2,28599.8 1,597 69.8 2,04689.4 1,107 98088.5 67961.3 562 52092.5

홍동면 1,839 1,81898.9 1,519 82.6 1,59886.9 918 81388.6 54459.3 439 41193.6

장곡면 2,187 2,17899.6 1,570 71.8 1,91387.5 1,138 1,02289.8 76166.9 379 34190.0

은하면 1,672 1,66499.5 1,187 71.0 1,40083.7 803 69987.0 51564.1 394 35189.1

결성면 1,431 1,42299.4 1,034 72.3 1,26088.1 748 65888.0 45060.2 369 32187.0

서부면 2,254 2,24899.7 1,499 66.5 1,93185.7 1,081 95988.7 67762.6 464 38382.5

갈산면 2,547 2,53199.4 1,761 69.1 2,29390.0 1,235 1,11990.6 79064.0 626 53685.6

구항면 2,769 2,74799.2 2,040 73.7 2,43287.8 1,366 1,16985.6 87063.7 1,032 99596.4

<표 2-66> 거처  별 건 도 치 도 (단  : , %)

거처

종류

일치

비율

(%)

계

(호)

일치

건수

(호)

건축년도

1959

년이

1960-

1969

년

1970-

1979

년

1980-

1989

년

1990-

1994

년

1995-

1999년

2000-

2004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

9년

< 체> 97.7 85,444 83,4902,5023,784 1,773 9,1717,484 18,409 13,16716,5502,007 591 138 506

단독주택 50.6 14,644 7,408 80 183 170 157 186 2,044 1,409 1,077 992 476 135 499

일반단독 44.3 10,644 4,714 56 107 97 90 134 855 871 675 808 415 125 481

다가구단

독
70.1 2,147 1,506 17 32 23 30 24 805 289 154 94 28 3 7

업겸용 64.1 1,853 1,188 7 44 50 37 28 384 249 248 90 33 7 11

아 트 99.4 65,642 65,2652,4203,586 1,492 8,9697,175 15,048 11,24814,672 567 88 - -

연립주택 72.6 2,471 1,795 - 4 102 29 81 413 283 469 400 12 - 2

다세 주택 68.6 2,055 1,410 1 11 7 9 38 864 174 269 33 1 1 2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53.0 385 204 1 - 2 7 4 40 53 63 15 14 2 3

(4)검토결과 향후 추진사항

자료비교를 요약해 본다면 항목 일치율은 ‘성별’이 99.2%로 가장 높고,그

다음으로 ‘거처종류’,‘가구구분’,‘가구주와의 계’순으로 나타났으며, ‘연

령’과 ‘가구원수’의 항목 일치정도는 각각 81.5%,71.9%로 낮은 결과를 보이

고 있다(<표 2-67>참고).

<표 2-67> 지역별 항 치 도 비  (단 :명,가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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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8> 2·3차 시험 사지역과 항  치 도 비

부문 인구

항목 성별 세는 나이 가구주와의 계 1년 거주지 5년 거주지

구분 2 3 시범 2 3 시범 2 3 시범 2 3 시범 2 3 시범

비율 99.5 99.6 99.2 78.0 79.9 81.5 92.1 91.0 90.7 87.8 92.3 88.8 78.0 80.4 73.3

부문 가구 주택

항목 가구구분 가구원수 거주기간 거처의 종류 주거용 연면 건축년도

구분 2 3 시범 2 3 시범 2·3 시범 2 3 시범 2 3 시범 2 3 시범

비율 92.1 91.6 91.8 75.9 69.1 71.9 - 68.5 83.7 93.7 92.9 88.3 90.0 85.0 90.1 91.8 89.0

<표 2-69> 항  내 치

부문 인구

항목 성별 세는 나이 가구주와의 계 1년 거주지 5년 거주지

체 99.2 81.5 90.7 88.8 73.3

최고 99.3 남 97.1 1-9세 96.6 자녀 94.0 재 집 99.1
태어나지
않았음

최 99.3 여 63.0 70-79세 13.3
증손자녀
그 배우
자

58.8
같은
시군구내
다른 집

56.9
같은
시군구내
다른 집

부문 가구 주택

항목 가구구분 가구원 수 거주기간 거처의 종류 주거용 연면 건축년도

체 91.8 71.9 68.5 92.9 85.0 89.0

최고 94.2 가족 79.3 1명 85.7 1년
미만

99.4 아 트 92.0 46.2-62.7
㎡미만

97.4 2006년

최 7.7
가족과
가족이
외

0.0 9명 29.7
20~25
년 미
만

47.9 연립주택 37.6 23.1㎡
미만

19.3 1960-
1969년

시범 행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범 행조사 자료의 불완 성에는 (1)시험조사 자료의 복 락과

(2)기본 연계키인 ‘주소’에 한 정보 락 착오에 기인하는 부분이 있

다.

시범 행조사 자료의 복 락에는 방문조사와 비방문조사의 복

그에 따른 락이 있다.인터넷조사와 방문조사에 모두 응답 는 인터넷조

사에서 2번 이상 응답한 가구에 한 복 미제거와 복 응답하면서 인터

넷조사 시 주소를 다르게 입력하여 실제 그 주소에 사는 가구에 한 조사

락이 있었다.그리고 일부 가구원이 가구를 달리하여 복 조사되는 경우

발생되는 경우가 있었다.향후 개선방향으로는 복자료는 연계 시 제거하되

수와 표본이 복인 경우 정보가 많은 표본으로 택하며,정보가 같은 경우

는 먼 조사된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그리고 기본 연계키인 ‘주소’에 한

정보 락 착오가 있다.행정동 체계의 조사자료를 법정동 체계로 변환해

야 함으로 법정동 번지 락은 연계키의 부재로 직결된다.

행정자료의 불완 성에는 건축물 장의 문제가 있었다.향후 개선방향으로

는 건축물 장의 건물명 락 등은 국토해양부 온나라를 통해 인터넷검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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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완하고,국토해양부 공시지가 자료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표 2-70> 건 물  주택  함

시험조사 건축물 장

행정구역 번지 공동주택명 동명 건수 번지 건물명 동명 건수

신성동

산40-1
육군 학
아 트

201～222동
8개동

192 567-0 아 트
201～222동
8개동

8

386-1,
386-4,
381-42

LG사원
아 트 1～9동 325 381-42

LG화학
사원아 트 1～9동 7

*육군 학아 트,LG화학사원아 트등이 호별 소유가 이 지지 않는 아 트,연립주택이

일반건축물로 기록되어 호별 자료가 없어 자료가 비연계됨

<표 2-71> 건 물  누락  실에 한 미 리 등

시험조사 건축물 장

행정구역 번지 공동주택명 동명 건수 번지 건물명 동명 건수

홍성읍
산100-2,

산100-4,
남장연립 가 ~마동 120 - - - -

진잠동 - - - 758-0 충남방 아 트 8～ 10동 72

*남장연립은 락,충남방 아 트는 멸실됨

시범 행조사에 사용된「주택DB」의 불완 성에는 (1)참고자료로 만들어

진 「주택DB」의 문제 이 있다.주택DB생성을 해 거처명부,2005년 총

조사,건축물 장 간 연계 시 총조사와 건축물 장의 주택특성항목이 다른

경우 총조사 자료를 우선 사용함으로써 주택종류,주택용 연면 ,건축년도

가 다르게 연계되고 있다.향후 개선방향으로는 거처명부,2005년 총조사,건

축물 장 연계 시 건축물 장을 2005년 총조사 자료보다 우선 사용함으로

써 항목 간 일치율을 높이도록 한다.

향후 시범 행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비교분석 함에 있어서 추진사항은 다

음과 같다.

복가구(원)에 한 정비 등 자료의 정확성 유지를 한 내검규칙 강화와

건축물 장의 주택종류 코딩체계 재정비를 한 조사 행정자료 품질제고

를 한 자료 정비를 할 것이다.주소 정제를 해 자료연계의 기 이 될 수

있는 주소DB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건축물 장 소유자 정보(이름,생년월일 등)’를 활용하여 지역특성 분석 등

연계율 향상을 한 다각 인 방법 모색하고 GIS활용을 검토하여 주택부문

연계율을 제고하여 검토결과를 연계규칙에 용하여 연계율을 제고해야 한다.

건축물 장에 호별 정보가 없어(군인,사원 아 트 등)비(非)연계된 자료

는 2010년 총조사 자료로 보완 할 것이며 국 주민등록자료의 1인 가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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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통한 안 마련,가족 계등록부를 활용한 일정 연령 이하 가구주의 부

모가구 통합을 검토할 것이다.

2.2005총조사 자료와 구조분석

가.총조사에서의 인구와 주민등록에서의 인구 차이

주민등록(편의상,외국인등록도 포함)과 조사자료 간에는 “포 범 의 차

이”(coveragedifference)로 실,바로 실제로 악된 조사객체와의 불일치가

존재한다.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에는 조사 상의 범 로 인하여 주민등록의

과다집계(over-coverage) 과소집계(under-coverage)발생하는 것이다.

주민등록상의 과다집계는 주민등록에 등재(list)되어 있다고 하더라도,미

국 등에서 주권을 취득하고 그 사실을 국내거주지 행정 청에 통지하여

주민등록을 정리하지 않은 이민자를 포함하여,3개월 이상 해외로 취업,유

학,연수를 나간 사람은 조사에서 제외되어야 하지만 등이 그들이 모두 포함

됨으로써 과다집계되는 것이다.

행정자료상 과소집계는 (1)불법체류자(외국인),(2) (2)외국인이 국내에서

입양되거나 귀화하여,국 을 취득하여 주민등록 상이 되지만 그러한 차

를 완료하지 않았거나, (3)내국인이 국내인구이동에서 자기가 살던 지역을

벗어나서,다른 지역으로 입하 으나 입신고를 제 때에 하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것으로,(1)과 (2)는 국수 에서 (3)은 지역수 에서 주민등

록과 같은 행정자료의 과소범 를 정할 때 주된 심의 상이 될 것이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조사시 을 기 으로 하여 상시 거주(상주)하는 모든 사

람을 상으로 조사하기 때문이다.참고로,독일의 인구등록부 (2001년 인구

등록부)에서는 과다등록이 4.1%이고 과소등록이 1.7%로서, 순과다(net

excess)는 2.4%로 되어 있다(FederalStatisticalOfficeofGermany,2002).

주민등록인구와 총조사인구 간의 포 범 의 차이에 한 응방안은 다

음 2가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1)과다집계(over-coverage)는 출입국자료,해

외이주신고자료,통계청의 국제이동통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2)과소집

계(under-coverage)는 외국인등록자료,출입국자료 활용 모집단의 20%에

해당하는 조사객체를 상으로 실시되는 표본조사와의 연계를 통해서 보완

하여야 할 것이다.

2005년 주민등록 인구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악된 인구에 비해

3.5%가 많이 나타난다(<표 2-72>참고). 그러나 시도별 역자치단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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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행조사자료(A) 주민등록자료(B) 시범 행조사자료와

행정자료의 차이

(A-B)

시범 행조사자료기
차이 비율(%)
[(A-B)/A*100]가구원수 세 원수

계 338,837 356,124 -17,287 -5.1

유성구소계 262,637 267,324 -4,687 -1.8

홍성군소계 76,200 88,800 -12,600 -16.5

에서는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가령, 라남도의 경우에는 주민등

록 기 으로 7.9%,총조사 기 으로 8.6%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한편, 주

역시와 역시는 각각 주민등록 기 으로 0.9%와 1.0%,총조사기 으

로 0.8%와 1.0%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범 행조사와 행정자료의 인구를 집계한 결과에서 시범 행조사에서 악

된 인구는 주민등록인구보다 5.1%(시범 행조사 기 )가 은 것으로 나타난

다.유성구는 시범 행조사기 으로 행정자료의 인구가 1.8%가 많은 반면,

홍성군은 16.5%가 많다(표 2-73>참고).

<표 2-72> 2005   주민등  사  비

행정구역
주민등록인구
(2005.10.31기 )

(A)

인구주택총조사
(2005.11.1기 )

(B)

차이
(A-B)

비율(%)

주민등록기
(A-B)/A*100

총조사기
(B-A)/B*100

< 국> 48,736,699 47,041,434 1,695,265 3.5 -3.6

서울특별시 10,171,451 9,762,546 408,905 4.0 -4.2

부산 역시 3,643,429 3,512,547 130,882 3.6 -3.7

구 역시 2,515,860 2,456,016 59,844 2.4 -2.4

인천 역시 2,595,126 2,517,680 77,446 3.0 -3.1

주 역시 1,401,722 1,413,644 -11,922 -0.9 0.8

역시 1,452,431 1,438,551 13,880 1.0 -1.0

울산 역시 1,084,835 1,044,934 39,901 3.7 -3.8

경기도 10,646,630 10,341,006 305,624 2.9 -3.0

강원도 1,514,380 1,460,770 53,610 3.5 -3.7

충청북도 1,489,653 1,453,872 35,781 2.4 -2.5

충청남도 1,957,867 1,879,417 78,450 4.0 -4.2

라북도 1,888,704 1,778,879 109,825 5.8 -6.2

라남도 1,971,600 1,815,174 156,426 7.9 -8.6

경상북도 2,689,748 2,594,719 95,029 3.5 -3.7

경상남도 3,155,862 3,040,993 114,869 3.6 -3.8

제주도 557,401 530,686 26,715 4.8 -5.0

<표 2-73> 시 행 사 료  행 료   차 (단 :명,가구,호,%)

1)시범 행조사자료에서 외국인 복자료 제외

2)주민등록자료에서 국외이주신고자,사망 말소자,이민출국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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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지(usualplaceofresidence)와 등록지(placeofregistration)간의 차이는

인구주택총조사는 실제 상주하고 있는 주소를 상으로 조사함에 따라 주민

등록인구와 차이가 발생한다.양로원,기도원,군 ,교도소,선박,무단가출

등 (※ ‘이동’에 한 신고 법정기한 :14일)이나 학업,취업,가족 계,주택

분양 등의 개인 사유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표 2-74> 상주지  등 지  치  
(단 :%)

기 읍면동 단 시군구 단 시도 단

1993년 82.2 91.7 95.3

2008년 92.2 94.9 97.3

2009년 94.2 96.1 97.9

상주지와 등록지 간의 차이에 한 응방안은 (1)기타 보완 행정자료 활

용,(2)조사자료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별 오차 측정 보정방안 마련이다.

기타 보완 행정자료 활용부분에서 학생은 학교 등의 학 부,기숙시설명

부 등을 이용,취업은 4 보험,기숙시설명부 등을 이용,군인,재소자 등은

국방부,경찰청,해양경찰청,법무부 자료를 이용하고,기타 특수사회시설명

부,한국 력의 사용자명부 등을 이용하고자 한다.

조사자료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별 오차 측정 보정방안 마련에는 ①

2010총조사 자료와 주민등록 매칭하여 지역별 오차 측정 보정계수 개발

과 ② 2015년 20% 표본조사 자료와 행정자료를 비교하여 보완을 한다.그리

고 ․출입신고의 정확성을 높이기 해 행정안 부와 지속 인 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

나.총조사 가구와 주민등록 세 의 차이

총조사의 가구와 주민등록의 세 간에는 개념의 정의가 크게 다르지는

않다(<표 2-75>참고).모두가 생활단 를 근거로 하여 개념을 설정하고 있

다.2005년 총조사 가구 비 주민등록이 10% 정도 많은 편이다(<표 2-76>

참고).시험조사 지역 상으로 분석하면 특히 1인가구의 차이가 크게 발생한

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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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5> 사  가  주민등  : 개  비

가구(통계청) 세 (행정안 부)

개념 -생활 단 를 뜻함 ‘생활’을 근거,가구에 근

근거

-가구(Household):1인 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

-가구주(Household head):호주 는 세

주와 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 으로

표하는 사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6조(거주지이동에 따른 간련자료의 정

리등)

① 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도는 구

청장은 제20조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이송받은 주민등록표를 지체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정리를 한 때에는 제6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세 명부,주민등록

출자명부 주민등록 입자명부를 작

성하여야 한다

<표 2-76> 2005   주민등  주택 사 가  비

행정구역

주민등록세

(2005.10.31기 )

(A)

인구주택총조사

(2005.11.1기 )

(B)

차이

(A-B)

비율(%)

주민기

(A-B)/A*100

총조사기

(B-A)/B*100

국 17,771,142 15,988,274 1,782,868 10.0 -11.2

서울특별시 3,855,161 3,341,352 513,809 13.3 -15.4

부산 역시 1,266,732 1,190,107 76,625 6.0 -6.4

구 역시 863,366 817,620 45,746 5.3 -5.6

인천 역시 928,502 828,012 100,490 10.8 -12.1

주 역시 479,804 461,387 18,417 3.8 -4.0

역시 503,354 480,466 22,888 4.5 -4.8

울산 역시 363,160 340,652 22,508 6.2 -6.6

경기도 3,879,638 3,361,657 517,981 13.4 -15.4

강원도 572,134 522,225 49,909 8.7 -9.6

충청북도 544,976 507,541 37,435 6.9 -7.4

충청남도 751,796 663,445 88,351 11.8 -13.3

라북도 682,134 621,735 60,399 8.9 -9.7

라남도 750,652 667,962 82,690 11.0 -12.4

경상북도 1,001,839 943,135 58,704 5.9 -6.2

경상남도 1,124,003 1,061,259 62,744 5.6 -5.9

제주도 203,891 179,719 24,172 11.9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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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조사에서의 가구와 주민등록에서의 세 의 개념은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가구(인구주택총조사)는 1인 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단 이고 세 (주민등록)는 주거 생계를 같이 하는

집단(※주민등록사무편람 발췌,법률로 미정의)이다.개념 정의는 크게 다르

지 않으나,주민등록이 10% 정도 많으며,‘1인 가구’가 크게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표 2-77>참고).

<표 2-77> 주민등  수  래 계가  가 수 비  (단 :세 ,가구)

구분
주민등록세 (A)

(2007.10.31기 )

추계가구(B)

(2007.7.1기 )

차이

(A-B)

비율(%)

주민

(A-B)/A*100

추계

(B-A)/B*100

o계 18,620,203 16,417,423 2,202,780 11.8 -13.4

-1인가구 5,760,387 3,298,261 2,462,126 42.7 -74.6

-2인가구 3,404,122 3,692,674 -288,552 -8.5 7.8

-3인가구 3,490,039 3,442,651 47,388 1.4 -1.4

-4인가구 4,304,282 4,409,443 -105,161 -2.4 2.4

평균 가구원수 2.6 2.8 -0.2

가구원 수를 살펴보면 1인과 2인 가구원수 구성비 차이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1인 -5.4%p,2인 4.7%p).홍성군의 경우 1인 -9.2%p,2인 10.4%p로 유성

구보다 차이가 크다(<표 2-78>참고).

<표 2-78> 주민등  가 원수  시 행 사  가 원수 비  (단 : 가 , %, %p)

가구원 수(명)
시범 행조사(A) 주민등록(B) 차이(A-B)

구성비 구성비 차이(%p)
조사자료
비(%)

계 117,009 100.0 130,373 100.0 -13,364 0.0 -11.4

1 28,076 24.0 38,262 29.3 -10,186 -5.4 -36.3

2 26,227 22.4 23,065 17.7 3,162 4.7 12.1

3 22,183 19.0 23,851 18.3 -1,668 0.7 -7.5

4 29,481 25.2 32,250 24.7 -2,769 0.5 -9.4

5 8,923 7.6 9,851 7.6 -928 0.1 -10.4

6명 이상 2,119 1.8 3,094 2.4 -975 -0.6 -46.0

지 역 유 성 구 홍 성 군

가구원 수(명)
시범 행조사 주민등록 시범 행조사 주민등록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계 87,301 100.0 94,295 100.0 29,708 100.0 36,078 100.0

1 20,547 23.5 25,802 27.4 7,529 25.3 12,460 34.5

2 15,761 18.1 14,128 15.0 10,466 35.2 8,937 24.8

3 17,469 20.0 18,073 19.2 4,714 15.9 5,778 16.0

4 25,012 28.7 26,785 28.4 4,469 15.0 5,465 15.1

5 7,057 8.1 7,476 7.9 1,866 6.3 2,375 6.6

6명 이상 1,455 1.7 2,031 2.2 664 2.2 1,06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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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이에 한 응방안은 (1)가족 계등록자료를 기본으로 가족단

통합,(2)기숙시설 등에 한 명부와 비교하여 세 통합 는 표본설계

시 집단시설 거주자에 한 수조사 실시,(3)조사자료와의 연계 확인조

사를 통해 오차 측정 보정방안 마련,(4)행정안 부와 의하여 개선을

한 공동 노력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실제 한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복지혜택,주택분양 등의 가구원 개개인의

특별한 목 을 해 세 분리(통합)된 가구를 정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표 2-79> 시험 사에  생한 1가  다  사  (※1   과  )

∘ 1가구 2세 :부모,기혼자녀가정 세 를 달리 함

인구주택총조사 「가구」 주민등록 「세 」

가구

수

거처

번호

가구

번호

가구

원

번호

조사

성명

조사

성별

세는

나이

가구주와의

계

주민

성명

세

주

세 주와의

계
비고

세

수

1가구

034 001 1 이일 2 74 가구주 이일 이일 세 주
1인

세

1세

034 001 2 백수 1 47 자녀 백수 백수 세 주

-
2세

034 001 3 설남 2 40 자녀의 배우자 설남 백수 세 주의 배우자

034 001 4 백선 2 18 손자녀 백선 백수 자녀

034 001 5 백아 2 15 손자녀 백아 백수 자녀

034 001 6 백승 1 9 손자녀 백승 백수 자녀

∘ 1가구 3세 :남편,배우자+자녀,부모가 세 를 달리 함

인구주택총조사 「가구」 주민등록 「세 」

가구수
거처

번호

가구

번호

가구

원

번호

조사

성명

조사

성별

세는

나이

가구주와의

계

주민

성명

세

주

세 주와의

계
비고

세

수

1가구

018 001 1 이승 1 41 가구주 이승 이승 세 주
1인

세

1세

018 001 2 임선 2 38 가구주의 배우자 임선 임선 세 주

-
2세

018 001 3 이지 1 9 자녀 이지 임선 자녀

018 001 4 이여 2 8 자녀 이여 임선 자녀

018 001 5 박정 2 60 배우자의 부모 박정 박정 세 주
1인

세

3세

시범 행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집계한 결과에서 시범 행조사의 가구는

117,009가구이며,행정자료는 세 가 130,373세 이다.시범 행조사 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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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행조사자료

(A)
행정자료(B) 시범 행조사자료와

행정자료의 차이

(A-B)

시범 행조사자료기

차이 비율(%)

[(A-B)/A*100]조사결과 주민등록자료

가구수 세 수 가구 가구

계 117,009 130,373 -13,364 -11.4

유성구소계 87,301 94,295 -6,994 -8.0

홍성군소계 29,708 36,078 -6,370 -21.4

시범 행조사자료

(A)
행정자료(B)

시범 행조사자료와

행정자료의 차이

(A-B)

시범 행조사자료기
차이 비율(%)
[(A-B)/A*100]조사결과 건축물 장

주택 주택 주택 주택

계 99,095 99,159 -64 -0.1

유성구소계 71,433 74,787 -3,354 -4.7

홍성군소계 27,662 24,372 3,290 11.9

로 가구 -11.4%,주택 -0.1%로 시범 행조사가 게 나타나고 있다.유성구는

행정자료의 가구가 8.0% 많은 반면,홍성군은 21.4%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표 2-80>참고).

<표 2-80> 시 행 사 료  행 료  가 수 차  (단 :가구,%)

1)시범 행조사자료에서 외국인 복자료 제외

2)주민등록자료에서 국외이주신고자,사망말소자,이민출국자는 제외

다.총조사의 주택과 건축물 장의 주택 차이

시범 행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집계한 결과에서 주택은 99,095호로 나타

나고,행정자료 건축물 장은 주택은 99,159호로 나타났다. 체 으로 주택

은 조사자료에 비해 행정자료가 0.1% 많이 나타나고 있다.유성구는 행정자

료가 4.7% 많은 반면,홍성군은 주택에 있어서 11.9% 게 나타나고 있다

(<표 2-81>참고).

<표 2-81> 시 행 사 료  행 료  주택수 차   (단  : , %)

1)시범 행조사 주택수는 시설조사구(조사구특성번호 3,4,5)를 제외한 수치임

2)건축물 장은 주택만 포함

건축물 장 자료와 시범 행조사의 지실사 자료와의 불일치는 포 범

의 차이에서 나타난다.행정자료의 과다집계는 미정리된 멸실 건축물,용도

오류로 주택이 아님에도 주택으로 분류됨으로 해서 나타나고,행정자료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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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계는 건축물의 락,무허가 건축물,용도 분류 오류로 주택이 주택아닌

것으로 분류됨으로 해서 나타난다(<표 2-82>참고).

<표 2-82> 행 료  과다 과   사

구분 유형 행정구역
조사

구
지역특성/건물명

거처

수
비고

2차

과 부산 부산진구 범천1동 051 시장 는 인 지역 123 건축물 용도 오류*

과 강원 동해시 묵호동 018 시장 는 인 지역 89 건축물 용도 오류*

과소 부산 부산진구 범천1동 056 오래된 건물 26
건축물 용도 오류,건축물 락

*

과소 강원 동해시 묵호동 023 산기슭 낡은 주택 18 건축물 락,무허가 건물*

과소 강원 인제군 인제읍
042-0

43
합강군인아 트 76 건축물 락

3차
과소 경남 고성군 거류면 011 동인아 트 60 건축물 락

과소 주 북구 문흥1동 104 교정아 트 35 건축물 락

시범

행

과소 유성구 신성동
069-0

74
LG사원아 트 331

일반건축물로 분류되어 거처수
과소

과소 유성구 신성동
151-2

03
군인아 트 외

2,58

9
일반건축물로 분류 는 락

과 유성구 진잠동 - 충남방 아 트 73 멸실 건물임에도 장 미정리

*2차 시험조사지역은 통계개발원 연구과제로 수행되어 장 확인된 결과임

건축물 장은 항목의 부정확성 는 락이 나타난다.부정확성은 불법 개

조,허 신고로 인한 정보 차이,총조사 개념으로 항목 코딩 어려움 등이

있고,항목의 락은 건축물의 용도,사용승인일,면 등이 락 등이 있다.

<표 2-83> 건 물  사  항  누락

용도 사용승인일 연면 지면

총조사 련 항목 거처의 종류 건축연도 주거용연면 지면 (단독주택)

락률(%) 2.6 11.5 0.15 55.8

※ 국자료 기

건축물 장 자료와 지실사에 의한 주택( 는 거처)자료 간의 불일치에

한 응책이 필요하게 되고,건축물은 고정된 건물로,법정동 기반의 건축

물 장의 행정동을 생성을 하여 인구주택총조사의 지실사 자료와 연계하

여 보완․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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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4> 건 물  과 책

황 응책

1) 포 범

의 차이

(1)2010주택총조사 결과와 건축물 장의 매칭으로 자료 보완

(2)비(非)매칭 이상치(outliers)에 한 장 확인 보완 통계조사

(3)2015등록센서스의 표본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보정

(4)일부 항목의 통폐합 검토( :단독주택의 3개 종류 → 단독주택으로만,연립․다세

주택 통합)

(5)국토해양부와 행정자료 품질 개선을 한 의 공동 노력

2)항목 부

정확

락

3) 행정동

생성
GIS이용하여 지번 목록 생성 행정안 부의 행정구역요람 보완하여 DB 리

제6 요약 정책 건의

1.요약

이 장에서는 연계키의 표 화 방안과 연계작업의 정확성 효율성 제고방

안,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 연계를 통한 결과표 작성 분석,행정자료 간

연계를 통한 결과표 작성 분석에 하여 논의하 다.

주소와 항목의 표 화방법,행정자료와 시범 행조사 자료의 매칭을 실시

하는 과정과 매칭작업에 사용된 원칙과 작업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기술하

고,시범 행조사 지역별로 매칭결과를 요약하 다.

한,향후 행정자료 활용을 하여 조사자료의 인구에 해당하는 주민등록

자료와 조사자료의 주택에 응되는 건축물 장 자료의 매칭을 실시하여 기

존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에 응되는 자료를 생성하 다.

모든 매칭결과는 모든 연계키가 일치한 정확매칭과 일부의 키가 불일치

하지만 매칭되었다고 단하는 단매칭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단의 정

도에 따라 각 단계를 S,M,W로 그룹화하 다.그러나 2009년 한국인구학회

연구용역보고서에 언 되어진 S,M,W단계의 의미를 좀 더 구체화하고 체

계화한 것인 본 연구의 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구부분의 경우,1단계부터 17단계까지는 주소 연계키와 이름이나 생년(연

령)이 일치되었다고 단할 수 있는 단계(동명을 끝자리 2자리만 가지고 온

단계 포함)는 S(Strong)단계로 단하도록 하 다.주소만 일치하면 가구원

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18단계부터 102단계까지 M(Moderate)단계

라고 한다.주소 연계키 5개 항목 2개 Key가 일치하고 개인의 구분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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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일치하는 경우를 M단계라고 구분하 다.103단계에서 121단계까지를

W(Weak)단계라고 하 다.이 단계부터 수작업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S,M,W단계 작업의 규칙 수립은 시뮬 이션을 통한 결과물로 작성

되었다.

주택부분의 경우,주소가 식별코드이므로 행정동과의 연계 포함하여 주소

가 완 히 일치(동명을 끝자리 2자리만 가지고 온 단계 포함)하는 1단계부터

12단계까지를 S단계로 단하도록 하 다.주소 연계키 6개 4개가 일치하

는 13단계부터 40단계까지를 M단계라고 구분하 다.그 외 수작업 검토가

필요한 41단계부터 52단계까지를 W단계로 정하 다.

인구부분의 매칭에서는 주소,성명,출생연월,성별,가구주와의 계를 이

용하 다.인구부분은 주소보다도 개인식별자인 성명과 출생연월,성별이 있

으므로 주소에서 건물명을 고려하지는 않았다.첫 번째 단계에서는 모든 연

계키를 이용하여 정확매칭(exactmatching)을 한다.두 번째 단계에서는 연계

키 우선고려순 가 낮은 것부터 하나씩 제외해 나가며 단매칭과 병행

하여 실시하고, 복매칭은 로그램에서 표 2로 처리하여 최종 비연계로 남

은 자료에서 수작업으로 단하도록 한다.행정동코드 신 법정동코드로 연

계시키며,성명의 경우는 성과 이름으로 구분하여 이용한다.출생연월에

한 오차범 를 최 ±3까지 허용한다.매칭의 하 단계에서는 주소 동명

의 경우 끝자리 2자리만 매칭에 이용한다.매칭작업은 총 121단계로 했고,

107단계부터 수작업을 시행하 다.주민등록 기 으로 80.1%의 매칭률을 보

으며,시범 행조사 자료 기 으로 84.3%의 매칭률을 보 다.

주택부분의 매칭에서는 주소,건물명,면 ,건축년도를 이용하 다.주택부

분은 식별자가 주소뿐이기 때문에 건물명을 고려하여 연계시키고자 한다.연

계방법에 있어서 공동주택명이 존재하는 자료와 공동주택이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먼 구분하 다.공동주택명을 가진 자료를 먼 이용하여 정확매칭

단매칭을 실시한다.공동주택명이 있는 자료 매칭되지 않은 자료와

매칭에 이용하지 않은 공동주택명이 없는 자료를 합하여 이용하며,다시 모

든 연계키를 이용하여 정확매칭(exactmatching)을 하다.이어서 우선 고려순

가 낮은 것부터 하나씩 제외해 나가며 단매칭과 병행하여 매칭한다.

정확매칭 단계가 아닌 부분에서는 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복매칭은

로그램으로 확인하여 비연계로 간주하면서,다음 단계의 연계작업을 실시

한다.법정동코드를 기 으로 연계하나,법정동코드가 없는 경우는 행정동코

드로 연계를 한다.면 에 한 오차범 를 최 ±3까지 허용한다.매칭의

하 단계에서는 주소 동명의 경우 끝자리 2자리만 매칭에 이용한다.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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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연계는 총 95단계로 이루어지며 수작업은 71단계부터 용되었다.건

축물 장자료 기 으로 86.3%의 매칭률을 보 으며,시범 행조사 자료 기

으로 86.3%의 매칭률을 보 다.

조사자료와 행정자료 간 연계 결과(2010년 6월 29일 기 ) 항목 간 일

치율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항목간 일치에서 성별에서 일치된 비율은 99.2%

이며 남자 99.3%,여자 99.3%이다.세는 나이의 체 일치비율은 81.5%이며

연령 가 높아질수록 일치도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가구주와의

계에서는 총 일치정도가 90.7%이며 계별 일치정도는 자녀가 96.6%,가구주

가 93.9%,배우자가 88.5% 순으로 나타났다.1년 거주지의 총 일치정도는

88.8%이고,5년 거주지의 총 일치정도는 73.3%이다.

가구부문의 일치정도는 91.8%이며,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가 94.2%로 일

치율이 가장 높은 반면,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6인 이상의 가구가

2.9%로 가장 낮다.가구원수의 일치율은 71.9%의 일치정도를 보이며,거주기

간의 일치정도는 68.5%이다.

주택부문 거처의 종류는 92.9%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 트가

99.4%로 일치율은 높으나 다가구 단독은 38.2%로 낮게 나타났다.주거용 연

면 은 85.0%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건축년도는 89.0%가 일치하며

2006년에 건축된 주택의 일치도가 97.4%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순으로 2008

년에 건축된 주택으로 97.0% 일치한다.1960-1969년 주택의 일치도는 19.3%

로 일치도가 낮은 편이다.이러한 분석의 목 은 행정자료의 품질에 한

합성을 검토하여 향후 효과 으로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것이다.

2.정책 건의

본 장에서 시도한 매칭작업은 시범 행조사 자료와 이 조사지역에 해당하

는 행정자료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본 연구를 통해서 얻은 연구결과는 크게

표 화방법,매칭방법 연구이다.본 연구에서는 표 화 연계방법을 구체

화 체계화하고자 하 다.그러나 아직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이 어느

정도의 수작업과 주 단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는 본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표 화 연계규칙에 한 효율성을 평

가할 할 필요가 있다.연계규칙의 효율성은 체계 인 규칙을 세운 후 연계율

을 비교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그리고 그 규칙이 모든 자료를 연계함에 있

어서 동일한 결과를 얻는 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매칭 방법론에 있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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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매칭과 단매칭만을 이용하 으나,향후에는 확률매칭도 고려해 야

할 것이다.

둘째는 연계의 품질제고를 해 연계결과에 한 정확성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연계율은 연계의 단계를 세분화하고 규칙화하면 할수록 향상될 수도

있는 부분이나 연계된 자료가 얼마나 정확한 지에 한 평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향후 매칭률뿐만 아니라 매칭의 정확성을 높이기 해서도 노력하여

야 한다.매칭의 정확도에 한 측정을 하여 연계의 체계성을 구축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자료출처:Glenys Bishop and Jonathon Khoo(2007),Methodology ofEvaluating the

QualityofProbabilisticLinking(호주)

마지막으로 불일치,비매칭된 자료에 해서 지실사에 의하여 구체 인

이유를 확인하여 보아야 할 것이라고 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자료와

행정자료 간 연계된 자료 항목 간 일치자료만 분석하 다.즉 일치된 자

료만 분석한 것이다.그러나 향후에는 불일치,비(非)매칭 특성을 악하여야

한다.조사자료가 참값(truevalue)이라는 가정을 제로 하여,자료의 보정방

안을 고려하지만,우리는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센서스가 진행될 경우 행정자

료의 항목별 값에 한 신뢰도를 하여 매칭된 것으로 단된 자료 불

일치 항목을 포함한 개체에 한 실제조사를 통하여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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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1 CODE2 CODE3 CODE4

규 주택
드

주택 드 동주 ( 드) 동 타 ( 드) /전 주 ( 드)
/전 타 (

드)

1 11 단 11 - - -

2 11 단 - 11 - -

3 11 단 - - 11 -

4 11 단 - - - 11

5 11 단
NOTIN('12','02','20

','30','40') 11 - -

7 11 단 - 11 11 -

8 11 단 - -
NOTIN('12','02','20

','30','40')
11

10 11 단 NOTIN('12','02','20
','30','40')

- - 11

12 11 단
NOTIN('12','02','20

','30','40')
- 11 -

13 11 단 -
NOTIN('12','02','03
','20','30','40','2

1','31','41')
- 11

15 11 단
NOTIN('12','02','20

','30','40')

NOTIN('12','02','03
','20','30','40','2

1','31','41')
11 -

16 11 단 -
NOTIN('12','02','03
','20','30','40','2

1','31','41')

NOTIN('12','02','20
','30','40')

11

18 11 단
NOTIN('12','02','20

','30','40') -
NOTIN('12','02','20

','30','40') 11

20 11 단
NOTIN('12','02','20

','30','40')

NOTIN('12','02','03
','20','30','40','2

1','31','41')
- 11

23 11 단
NOTIN('12','02','20

','30','40')
NOTIN('12','02','03
','20','30','40')

NOTIN('12','02','20
','30','40') 11

25 12 다가 단 12 - - -

26 12 다가 단 - 12 - -

27 12 다가 단 - - 12 -

28 12 다가 단 - - - 12

29 12 다가 단 NOTIN('02','20','30
','40')

12 - -

31 12 다가 단 - 12 IN('11','12') -

32 12 다가 단 - -
NOTIN('02','20','30

','40')
12

33 12 다가 단 - - 12 11

35 12 다가 단 NOTIN('02','20','30
','40')

- - 12

36 12 다가 단 12 - - 11

38 12 다가 단
NOTIN('02','20','30

','40')
- 12 -

39 12 다가 단 12 - 11 -

40 12 다가 단 -
NOTIN('02','03','20
','30','40','21','3

1','41')
- 12

41 12 다가 단 - 12 - 11

43 12 다가 단
NOTIN('02','20','30

','40')

NOTIN('02','03','20
','30','40','21','3

1','41')
12 -

44 12 다가 단
NOTIN('02','20','30

','40')
12 11 -

45 12 다가 단 -
NOTIN('02','03','20
','30','40','21','3

1','41')

NOTIN('02','20','30
','40')

12

47 12 다가 단 - 12 IN('11','12') 11

49 12 다가 단 NOTIN('02','20','30
','40')

- NOTIN('02','20','30
','40')

12

50 12 다가 단
NOTIN('02','20','30

','40') - 12 11

<  표 2-1> 주택코드 여 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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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12 다가 단
NOTIN('02','20','30

','40')

NOTIN('02','03','20
','30','40','21','3

1','41')
- 12

53 12 다가 단
NOTIN('02','20','30

','40') 12 - 11

56 12 다가 단
NOTIN('02','20','30

','40')

NOTIN('02','03','20
','30','40','21','3

1','41')

NOTIN('02','20','30
','40')

12

57 12 다가 단
NOTIN('02','20','30

','40')

NOTIN('02','03','20
','30','40','21','3

1','41')
12 11

58 12 다가 단
NOTIN('02','20','30

','40') 12 11 11

60 13
겸 단

- 13 - -

61 13
겸 단 NOTIN('02','20','30

','40') 13 - -

62 13
겸 단

- - - 13

63 13 겸 단 - - NOTIN('02','20','30
','40')

13

64 13
겸 단 NOTIN('02','20','30

','40') - - 13

65 13
겸 단

-
NOTIN('02','03','20
','30','40','21','3

1','41')
- 13

66 13
겸 단

-
NOTIN('02','03','20
','30','40','21','3

1','41')

NOTIN('02','20','30
','40') 13

67 13
겸 단 NOTIN('02','20','30

','40') -
NOTIN('02','20','30

','40') 13

68 13
겸 단 NOTIN('02','20','30

','40')

NOTIN('02','03','20
','30','40','21','3

1','41')
- 13

69 13
겸 단 NOTIN('02','20','30

','40')

NOTIN('02','03','20
','30','40','21','3

1','41')

NOTIN('02','20','30
','40') 13

70 20 트 20 - - -

71 20 트 - 20 - -

72 20 트 - - 20 -

73 20 트 - - - 20

74 20 트 NOTIN('30','40') 20 - -

75 20 트 - 20 IN('02','11','20') -

76 20 트 - - NOTIN('30','40') 20

77 20 트 - - 20 IN('11','02')

79 20 트 NOTIN('30','40') - - 20

80 20 트 20 - - IN('11','02')

82 20 트 NOTIN('30','40') - 20 -

83 20 트 20 - IN('02','11','20') -

84 20 트 -
NOTIN('30','40','31

','41') - 20

85 20 트 - 20 - IN('11','02')

87 20 트 NOTIN('30','40')
NOTIN('30','40','31

','41')
20 -

88 20 트 NOTIN('30','40') 20 IN('11','02') -

89 20 트 -
NOTIN('30','40','31

','41') NOTIN('30','40') 20

90 20 트 - 20
NOTIN('02','11','20

')
IN('11','02')

93 20 트 NOTIN('30','40') - NOTIN('30','40') 20

94 20 트 NOTIN('30','40') - 20 IN('11','02')

96 20 트 20 - NOTIN('30','40') IN('11','02')

98 20 트 NOTIN('30','40')
NOTIN('30','40','31

','41') - 20

99 20 트 NOTIN('30','40') 20 - IN('11','02')

102 20 트 20 NOTIN('30','40','31
','41')

- IN('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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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20 트 NOTIN('30','40')
NOTIN('30','40','31

','41')
NOTIN('30','40') 20

104 20 트 NOTIN('30','40') NOTIN('30','40','31
','41')

20 IN('11','02')

105 20 트 NOTIN('30','40') 20 IN('11','02') IN('11','02')

107 20 트 20
NOTIN('30','40','31

','41')
IN('11','02') IN('11','02')

108 21 트_
겸

- IN('21','03') - -

109 21
트_
겸 NOTIN('30','40') IN('21','03') - -

110 21 트_
겸

- - - IN('21','03')

111 21
트_
겸 - - NOTIN('30','40') IN('21','03')

112 21
트_
겸

NOTIN('30','40') - - IN('21','03')

113 21 트_
겸

- NOTIN('30','40','31
','41')

- IN('21','03')

114 21
트_
겸

-
NOTIN('30','40','31

','41')
NOTIN('30','40') IN('21','03')

115 21 트_
겸

NOTIN('30','40') - NOTIN('30','40') IN('21','03')

116 21
트_
겸 NOTIN('30','40')

NOTIN('30','40','31
','41') - IN('21','03')

117 21
트_
겸

NOTIN('30','40')
NOTIN('30','40','31

','41')
NOTIN('30','40') IN('21','03')

118 30 연 30 - - -

119 30 연 - 30 - -

120 30 연 - - 30 -

121 30 연 - - - 30

122 30 연 NOTIN('20','40') 30 - -

123 30 연 - 30 IN('02','11','30') -

124 30 연 - - NOTIN('20','40') 30

125 30 연 - - 30 IN('11','02')

127 30 연 NOTIN('20','40') - - 30

128 30 연 30 - - IN('11','02')

130 30 연 NOTIN('20','40') - 30 -

131 30 연 30 - IN('02','11','30') -

132 30 연 -
NOTIN('20','40',21'

,'41') - 30

133 30 연 - 30 - IN('11','02')

135 30 연 NOTIN('20','40')
NOTIN('20','40',21'

,'41')
30 -

136 30 연 NOTIN('20','40') 30 IN('11','02') -

137 30 연 -
NOTIN('20','40',21'

,'41') NOTIN('20','40') 30

138 30 연 - 30 IN('02','11','30') IN('11','02')

141 30 연 NOTIN('20','40') - NOTIN('20','40') 30

142 30 연 NOTIN('20','40') - 30 IN('11','02')

144 30 연 30 - NOTIN('20','40') IN('11','02')

146 30 연 NOTIN('20','40') NOTIN('20','40',21'
,'41')

- 30

147 30 연 NOTIN('20','40') 30 - IN('11','02')

150 30 연 30
NOTIN('20','40',21'

,'41') - IN('11','02')

151 30 연 NOTIN('20','40') NOTIN('20','40',21'
,'41')

NOTIN('20','40') 30

152 30 연 NOTIN('20','40')
NOTIN('20','40',21'

,'41') 30 IN('11','02')

153 30 연 NOTIN('20','40') 30 IN('11','02') IN('11','02')

155 30 연 30
NOTIN('20','40',21'

,'41')
IN('11','02') IN('11','02')

156 31
연 _ 겸

- IN('31','03') - -

157 31 연 _ 겸 NOTIN('20','40') IN('3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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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31
연 _ 겸

- - - IN('31','03')

159 31
연 _ 겸

- - NOTIN('20','40') IN('31','03')

160 31
연 _ 겸

NOTIN('20','40') - - IN('31','03')

161 31 연 _ 겸 - NOTIN('20','40','21
','41')

- IN('31','03')

162 31
연 _ 겸

-
NOTIN('20','40','21

','41') NOTIN('20','40') IN('31','03')

163 31 연 _ 겸 NOTIN('20','40') - NOTIN('20','40') IN('31','03')

164 31
연 _ 겸

NOTIN('20','40')
NOTIN('20','40','21

','41') - IN('31','03')

165 31
연 _ 겸

NOTIN('20','40')
NOTIN('20','40','21

','41')
NOTIN('20','40') IN('31','03')

166 40 다 40 - - -

167 40 다 - 40 - -

168 40 다 - - 40 -

169 40 다 - - - 40

170 40 다 NOTIN('20','30') 40 - -

171 40 다 - 40 IN('02','11','40') -

172 40 다 - - NOTIN('20','30') 40

173 40 다 - - 40 IN('11','02')

175 40 다 NOTIN('20','30') - - 40

176 40 다 40 - - IN('11','02')

178 40 다 NOTIN('20','30') - 40 -

179 40 다 40 - IN('02','11','40') -

180 40 다 - NOTIN('20','30',21'
,'31')

- 40

181 40 다 - 40 - IN('11','02')

183 40 다 NOTIN('20','30')
NOTIN('20','30',21'

,'31')
40 -

184 40 다 NOTIN('20','30') 40 IN('11','02') -

185 40 다 - NOTIN('20','30',21'
,'31')

NOTIN('20','30') 40

186 40 다 - 40 IN('02','11','40') IN('11','02')

189 40 다 NOTIN('20','30') - NOTIN('20','30') 40

190 40 다 NOTIN('20','30') - 40 IN('11','02')

192 40 다 40 - NOTIN('20','30') IN('11','02')

194 40 다 NOTIN('20','30') NOTIN('20','30',21'
,'31')

- 40

195 40 다 NOTIN('20','30') 40 - IN('11','02')

197 40 다 40
NOTIN('20','30',21'

,'31') - IN('11','02')

198 40 다 NOTIN('20','30')
NOTIN('20','30',21'

,'31')
NOTIN('20','30') 40

199 40 다 NOTIN('20','30')
NOTIN('20','30',21'

,'31') 40 IN('11','02')

200 40 다 NOTIN('20','30') 40 IN('11','02') IN('11','02')

202 40 다 40
NOTIN('20','30',21'

,'31')
IN('11','02') IN('11','02')

203 41 다 _
겸

- IN('41','03') - -

204 41
다 _

겸
NOTIN('20','30') IN('41','03') - -

205 41 다 _
겸

- - - IN('41','03')

206 41
다 _

겸 - - NOTIN('20','30') IN('41','03')

207 41
다 _

겸
NOTIN('20','30') - - IN('41','03')

208 41
다 _

겸 -
NOTIN('20','30','21

','31') - IN('41','03')

209 41 다 _ - NOTIN('20','30','21 NOTIN('20','30') IN('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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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 ','31')

210 41
다 _

겸
NOTIN('20','30') - NOTIN('20','30') IN('41','03')

211 41
다 _

겸 NOTIN('20','30')
NOTIN('20','30','21

','31') - IN('41','03')

212 41
다 _

겸
NOTIN('20','30')

NOTIN('20','30','21
','31')

NOTIN('20','30') IN('41','03')

213 02 공동주택 - - - IN('02','03')

214 02 공동주택 - - 02 -

215 02 공동주택 - IN('02','03') - -

216 02 공동주택 02 - - -

217 02 공동주택 02 IN('02','03') - -

218 02 공동주택 02 IN('11','12','13') - -

219 02 공동주택
IN('11','12','0','1

0')
IN('02','03') - -

220 02 공동주택 - IN('02','03') 02 -

221 02 공동주택 - IN('11','12','13','
0','10')

02 -

222 02 공동주택 - IN('02','03') IN('11','12') -

223 02 공동주택 - - 02 IN('02','03')

224 02 공동주택 - -
IN('11','12','0','1

0')
IN('02','03')

225 02 공동주택 - - 02 IN('11','12','13')

226 02 공동주택 02 - 02 -

227 02 공동주택 02 - IN('11','12') -

228 02 공동주택
IN('11','12','0','1

0') - 02 -

229 02 공동주택 - IN('02','03') - IN('02','03')

230 02 공동주택 - IN('02','03') - IN('11','12','13')

231 02 공동주택 - IN('11','12','13','
0','10')

- IN('02','03')

232 02 공동주택 02 - - IN('02','03')

233 02 공동주택 02 - - IN('11','12','13')

234 02 공동주택
IN('11','12','0','1

0') - - IN('02','03')

235 02 공동주택 - IN('02','03') 02 IN('02','03')

236 02 공동주택 - IN('02','03') 02 IN('11','12','13')

237 02 공동주택 - IN('02','03') IN('11','12','0','1
0')

IN('02','03')

238 02 공동주택 -
IN('11','12','13','

0','10') 02 IN('02','03')

239 02 공동주택 - IN('02','03') IN('11','12','0','1
0')

IN('11','12','13')

240 02 공동주택 -
IN('11','12','13','

0','10')
IN('11','12','0','1

0') IN('02','03')

241 02 공동주택 -
IN('11','12','13','

0','10')
02 IN('11','12','13')

242 02 공동주택 02 - 02 IN('02','03')

243 02 공동주택 02 - 02 IN('11','12','13')

244 02 공동주택 02 -
IN('11','12','0','1

0') IN('02','03')

245 02 공동주택
IN('11','12','0','1

0')
- 02 IN('02','03')

246 02 공동주택 02 - IN('11','12','0','1
0')

IN('11','12','13')

247 02 공동주택
IN('11','12','0','1

0')
-

IN('11','12','0','1
0')

IN('02','03')

248 02 공동주택 IN('11','12','0','1
0')

- 02 IN('11','12','13')

249 02 공동주택 02 IN('02','03') - IN('02','03')

250 02 공동주택 02 IN('02','03') - IN('11','12','13')

251 02 공동주택 02
IN('11','12','13','

0','10')
- IN('02','03')

252 02 공동주택 IN('11','12','0','1
0')

IN('02','03') - IN('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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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02 공동주택 02
IN('11','12','13','

0','10')
- IN('11','12','13')

254 02 공동주택 IN('11','12','0','1
0')

IN('11','12','13','
0','10')

- IN('02','03')

255 02 공동주택
IN('11','12','0','1

0')
IN('02','03') - IN('11','12','13')

256 02 공동주택 02 IN('02','03') 02 -

257 02 공동주택 02 IN('02','03') IN('11','12') -

258 02 공동주택 02 IN('11','12','13','
0','10')

02 -

259 02 공동주택
IN('11','12','0','1

0')
IN('02','03') 02 -

260 02 공동주택 02 IN('11','12','13','
0','10')

IN('11','12') -

261 02 공동주택
IN('11','12','0','1

0')
IN('11','12','13','

0','10') 02 -

262 02 공동주택
IN('11','12','0','1

0')
IN('02','03') IN('11','12') -

263 02 공동주택 02 IN('02','03') 02 IN('02','03')

264 02 공동주택 02 IN('02','03') 02 IN('11','12','13')

265 02 공동주택 02 IN('02','03')
IN('11','12','0','1

0') IN('02','03')

266 02 공동주택 02
IN('11','12','13','

0','10')
02 IN('02','03')

267 02 공동주택
IN('11','12','0','1

0') IN('02','03') 02 IN('02','03')

268 02 공동주택
IN('11','12','0','1

0')
IN('02','03')

IN('11','12','0','1
0')

IN('02','03')

269 02 공동주택 02 IN('11','12','13','
0','10')

02 IN('11','12','13')

270 02 공동주택
IN('11','12','0','1

0') IN('02','03') 02 IN('11','12','13')

271 02 공동주택 IN('11','12','0','1
0')

IN('11','12','13','
0','10')

02 IN('02','03')

272 02 공동주택 02
IN('11','12','13','

0','10')
IN('11','12','0','1

0') IN('02','03')

273 02 공동주택 02 IN('02','03')
IN('11','12','0','1

0')
IN('11','12','13')

274 02 공동주택 IN('11','12','0','1
0')

IN('11','12','13','
0','10')

IN('11','12','0','1
0')

IN('02','03')

275 02 공동주택 02
IN('11','12','13','

0','10')
IN('11','12','0','1

0')
IN('11','12','13')

276 02 공동주택 IN('11','12','0','1
0')

IN('02','03') IN('11','12','0','1
0')

IN('11','12','13')

277 02 공동주택
IN('11','12','0','1

0')
IN('11','12','13','

0','10') 02 IN('11','12','13')

278 02 공동주택 IN('30','40') IN('20','21) - -

279 02 공동주택 20 IN('30','40','31','
41')

280 02 공동주택 IN('20','40') IN('30','31) - -

281 02 공동주택 30
IN('20','40','21','

41')

282 02 공동주택 IN('20','30') IN('40','41) - -

283 02 공동주택 40 IN('20','30','21','
31')

284 02 공동주택 - IN('20','21) IN('30','40') -

285 02 공동주택 -
IN('30','40','31','

41') 20 -

286 02 공동주택 - IN('30','31) IN('20','40') -

287 02 공동주택 - IN('20','40','21','
41')

30 -

288 02 공동주택 - IN('40','41) IN('20','30') -

289 02 공동주택 -
IN('20','30','21','

31') 40 -

290 02 공동주택 - - IN('30','40') IN('20','21)

291 02 공동주택 - - 20 IN('30','40','31','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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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02 공동주택 - - IN('20','40') IN('30','31)

293 02 공동주택 - - 30
IN('20','40','21','

41')

294 02 공동주택 - - IN('20','30') IN('40','41)

295 02 공동주택 - - 40
IN('20','30','21','

31')

296 02 공동주택 IN('30','40') - 20 -

297 02 공동주택 20 - IN('30','40') -

298 02 공동주택 IN('20','40') - 30 -

299 02 공동주택 30 - IN('20','40') -

300 02 공동주택 IN('20','30') - 40 -

301 02 공동주택 40 - IN('20','30') -

302 02 공동주택 - IN('20','21) -
IN('30','40','31','

41')

303 02 공동주택 -
IN('30','40','31','

41')
- IN('20','21)

304 02 공동주택 - IN('30','31) - IN('20','40','21','
41')

305 02 공동주택 -
IN('20','40','21','

41') - IN('30','31)

306 02 공동주택 - IN('40','41) - IN('20','30','21','
31')

307 02 공동주택 -
IN('20','30','21','

31') - IN('40','41)

308 02 공동주택 IN('30','40') - - IN('20','21)

309 02 공동주택 20 - -
IN('30','40','31','

41')

310 02 공동주택 IN('20','40') - - IN('30','31)

311 02 공동주택 30 - -
IN('20','40','21','

41')

312 02 공동주택 IN('20','30') - - IN('40','41)

313 02 공동주택 40 - -
IN('20','30','21','

31')

314 02 공동주택 -

IN('02','03','0','1
0','11','12','13','
20','21','30','31',

'40','41')

IN('30','40') IN('20','21)

315 02 공동주택 - IN('30','40','31','
41')

IN('02','0','10','1
1','12','20','30','

40')
IN('20','21)

316 02 공동주택 -

IN('02','03','0','1
0','11','12','13','
20','21','30','31',

'40','41')

20
IN('30','40','31','

41')

317 02 공동주택 -
IN('30','40','31','

41') 20

IN('02','03','11','
12','13','20','21',
'30','31','40','41'

)

318 02 공동주택 - IN('20','21)
IN('02','0','10','1
1','12','20','30','

40')

IN('30','40','31','
41')

319 02 공동주택 - IN('20','21) IN('30','40')

IN('02','03','11','
12','13','20','21',
'30','31','40','41'

)

320 02 공동주택
IN('02','0','10','1
1','12','20','30','

40')
- IN('30','40') IN('20','21)

321 02 공동주택 IN('30','40') -
IN('02','0','10','1
1','12','20','30','

40')
IN('20','21)

322 02 공동주택
IN('02','0','10','1
1','12','20','30','

40')
- 20

IN('30','40','31','
41')

323 02 공동주택 IN('30','40') - 20

IN('02','03','11','
12','13','20','21',
'30','31','40','41'

)

324 02 공동주택 20 -
IN('02','0','10','1
1','12','20','30','

IN('30','40','31','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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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325 02 공동주택 20 - IN('30','40')

IN('02','03','11','
12','13','20','21',
'30','31','40','41'

)

326 02 공동주택 IN('30','40')

IN('02','03','0','1
0','11','12','13','
20','21','30','31',

'40','41')

- IN('20','21)

327 02 공동주택
IN('02','0','10','1
1','12','20','30','

40')

IN('30','40','31','
41')

- IN('20','21)

328 02 공동주택
IN('02','0','10','1
1','12','20','30','

40')
IN('20','21) -

IN('30','40','31','
41')

329 02 공동주택 IN('30','40') IN('20','21) -

IN('02','03','11','
12','13','20','21',
'30','31','40','41'

)

330 02 공동주택 20

IN('02','03','0','1
0','11','12','13','
20','21','30','31',

'40','41')

- IN('30','40','31','
41')

331 02 공동주택 20 IN('30','40') -

IN('02','03','11','
12','13','20','21',
'30','31','40','41'

)

332 02 공동주택 IN('30','40')

IN('02','03','0','1
0','11','12','13','
20','21','30','31',

'40','41')

20 -

333 02 공동주택
IN('02','0','10','1
1','12','20','30','

40')

IN('30','40','31','
41') 20 -

334 02 공동주택
IN('02','0','10','1
1','12','20','30','

40')
IN('20','21)

IN('30','40','31','
41') -

335 02 공동주택 IN('30','40') IN('20','21)
IN('02','11','12','
13','20','21','30',

'31','40','41')
-

336 02 공동주택 20

IN('02','03','0','1
0','11','12','13','
20','21','30','31',

'40','41')

IN('30','40','31','
41') -

337 02 공동주택 20 IN('30','40')
IN('02','11','12','
13','20','21','30',

'31','40','41')
-

338 02 공동주택
IN('02','0','10','1
1','12','20','30','

40')

IN('02','03','0','1
0','11','12','13','
20','21','30','31',

'40','41')

IN('30','40') IN('20','21)

339 02 공동주택
IN('02','0','10','1
1','12','20','30','

40')

IN('30','40','31','
41')

IN('02','0','10','1
1','12','20','30','

40')
IN('20','21)

340 02 공동주택 IN('30','40')

IN('02','03','0','1
0','11','12','13','
20','21','30','31',

'40','41')

IN('02','0','10','1
1','12','20','30','

40')
IN('20','21)

341 02 공동주택
IN('02','0','10','1
1','12','20','30','

40')

IN('02','03','0','1
0','11','12','13','
20','21','30','31',

'40','41')

20 IN('30','40','31','
41')

342 02 공동주택
IN('02','0','10','1
1','12','20','30','

40')

IN('30','40','31','
41') 20

IN('02','03','11','
12','13','20','21',
'30','31','40','41'

)

343 02 공동주택 IN('30','40')

IN('02','03','0','1
0','11','12','13','
20','21','30','31',

'40','41')

20

IN('02','03','11','
12','13','20','21',
'30','31','40','41'

)

344 02 공동주택
IN('02','0','10','1
1','12','20','30','

40')
IN('20','21)

IN('02','0','10','1
1','12','20','30','

40')

IN('30','40','31','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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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02 공동주택
IN('02','0','10','1
1','12','20','30','

40')
IN('20','21) IN('30','40')

IN('02','03','11','
12','13','20','21',
'30','31','40','41'

)

346 02 공동주택 IN('30','40') IN('20','21)
IN('02','0','10','1
1','12','20','30','

40')

IN('02','03','11','
12','13','20','21',
'30','31','40','41'

)

347 02 공동주택 20

IN('02','03','0','1
0','11','12','13','
20','21','30','31',

'40','41')

IN('02','0','10','1
1','12','20','30','

40')

IN('30','40','31','
41')

348 02 공동주택 20

IN('02','03','0','1
0','11','12','13','
20','21','30','31',

'40','41')

IN('30','40')

IN('02','03','11','
12','13','20','21',
'30','31','40','41'

)

349 02 공동주택 20
IN('30','40','31','

41')

IN('02','0','10','1
1','12','20','30','

40')

IN('02','03','11','
12','13','20','21',
'30','31','40','41'

)

350 51 숙 - - - 51

351 51 숙 - - 51 -

352 51 숙 - 51 - -

353 51 숙 51 - - -

354 51 숙 ALL 51 - -

355 51 숙 51 IN('10','02','03') - -

356 51 숙 - ALL 51 -

357 51 숙 - 51 IN('10','02') -

358 51 숙 - - ALL 51

359 51 숙 - - 51 IN('10','02','03')

360 51 숙 ALL - 51 -

361 51 숙 51 - IN('10','02') -

362 51 숙 - ALL - 51

363 51 숙 - 51 - IN('10','02','03')

364 51 숙 ALL - - 51

365 51 숙 51 - - 10

366 51 숙 ALL - ALL 51

367 51 숙 ALL - 51 IN('10','02','03')

368 51 숙 ALL ALL - 51

369 51 숙 ALL 51 - IN('10','02','03')

370 51 숙 ALL ALL 51 -

371 51 숙 ALL 51 IN('10','02') -

372 51 숙 ALL ALL ALL 51

373 51 숙 ALL ALL 51 IN('10','02','03')

374 52 고시원 - - - 52

375 52 고시원 - - 52 -

376 52 고시원 - 52 - -

377 52 고시원 52 - - -

378 52 고시원 ALL 52 - -

379 52 고시원 52 IN('10','02','03') - -

380 52 고시원 - ALL 52 -

381 52 고시원 - 52 IN('10','02') -

382 52 고시원 - - ALL 52

383 52 고시원 - - 52 IN('10','02','03')

384 52 고시원 ALL - 52 -

385 52 고시원 52 - IN('10','02') -

386 52 고시원 - ALL - 52

387 52 고시원 - 52 - IN('10','02','03')

388 52 고시원 ALL - - 52

389 52 고시원 52 - - IN('10','02','03')

390 52 고시원 ALL - ALL 52

391 52 고시원 ALL - 52 IN('10','02','03')

392 52 고시원 ALL ALL - 52

393 52 고시원 ALL 52 - IN('1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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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52 고시원 ALL ALL 52 -

395 52 고시원 ALL 52 IN('10','02') -

396 52 고시원 ALL ALL ALL 52

397 52 고시원 ALL ALL 52 IN('10','02','03')

398 60 스 - - - 60

399 60 스 - - 60 -

400 60 스 - 60 - -

401 60 스 60 - - -

402 60 스 ALL 60 - -

403 60 스 60 IN('10','02','03') - -

404 60 스 - ALL 60 -

405 60 스 - 60 IN('10','02') -

406 60 스 - - ALL 60

407 60 스 - - 60 IN('10','02','03')

408 60 스 ALL - 60 -

409 60 스 60 - IN('10','02') -

410 60 스 - ALL - 60

411 60 스 - 60 - IN('10','02','03')

412 60 스 ALL - - 60

413 60 스 60 - - IN('10','02','03')

414 60 스 ALL - ALL 60

415 60 스 ALL - 60 IN('10','02','03')

416 60 스 ALL ALL - 60

417 60 스 ALL 60 - IN('10','02','03')

418 60 스 ALL ALL 60 -

419 60 스 ALL 60 IN('10','02') -

420 60 스 ALL ALL ALL 60

421 60 스 ALL ALL 60 IN('10','02','03')

422 70 숙 시 - - - 70

423 70 숙 시 - - 70 -

424 70 숙 시 - 70 - -

425 70 숙 시 70 - - -

426 70 숙 시 ALL 70 - -

427 70 숙 시 70 IN('10','02','03') - -

428 70 숙 시 - ALL 70 -

429 70 숙 시 - 70 IN('10','02') -

430 70 숙 시 - - ALL 70

431 70 숙 시 - - 70 IN('10','02','03')

432 70 숙 시 ALL - 70 -

433 70 숙 시 70 - IN('10','02') -

434 70 숙 시 - ALL - 70

435 70 숙 시 - 70 - IN('10','02','03')

436 70 숙 시 ALL - - 70

437 70 숙 시 70 - - IN('10','02','03')

438 70 숙 시 ALL - ALL 70

439 70 숙 시 ALL - 70 IN('10','02','03')

440 70 숙 시 ALL ALL - 70

441 70 숙 시 ALL 70 - IN('10','02','03')

442 70 숙 시 ALL ALL 70 -

443 70 숙 시 ALL 70 IN('10','02') -

444 70 숙 시 ALL ALL ALL 70

445 70 숙 시 ALL ALL 70 IN('10','02','03')

446 81 숙사 - - - 81

447 81 숙사 - - 81 -

448 81 숙사 - 81 - -

449 81 숙사 81 - - -

450 81 숙사 ALL 81 - -

451 81 숙사 81 IN('10','02','03') - -

452 81 숙사 - ALL 81 -

453 81 숙사 - 81 IN('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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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81 숙사 - - ALL 81

455 81 숙사 - - 81 IN('10','02','03')

456 81 숙사 ALL - 81 -

457 81 숙사 81 - IN('10','02') -

458 81 숙사 - ALL - 81

459 81 숙사 - 81 - IN('10','02','03')

460 81 숙사 ALL - - 81

461 81 숙사 81 - - IN('10','02','03')

462 81 숙사 ALL - ALL 81

463 81 숙사 ALL - 81 IN('10','02','03')

464 81 숙사 ALL ALL - 81

465 81 숙사 ALL 81 - IN('10','02','03')

466 81 숙사 ALL ALL 81 -

467 81 숙사 ALL 81 IN('10','02') -

468 81 숙사 ALL ALL ALL 81

469 81 숙사 ALL ALL 81 IN('10','02','03')

470 82 특수사 시 - - - 82

471 82
특수사 시

- - 82 -

472 82 특수사 시 - 82 - -

473 82
특수사 시

82 - - -

474 82
특수사 시

ALL 82 - -

475 82 특수사 시 82 IN('10','02','03') - -

476 82
특수사 시

- ALL 82 -

477 82 특수사 시 - 82 IN('10','02') -

478 82
특수사 시

- - ALL 82

479 82
특수사 시

- - 82 IN('10','02','03')

480 82
특수사 시

ALL - 82 -

481 82
특수사 시

82 - IN('10','02') -

482 82 특수사 시 - ALL - 82

483 82
특수사 시

- 82 - IN('10','02','03')

484 82 특수사 시 ALL - - 82

485 82
특수사 시

82 - - IN('10','02','03')

486 82
특수사 시

ALL - ALL 82

487 82 특수사 시 ALL - 82 IN('10','02','03')

488 82
특수사 시

ALL ALL - 82

489 82 특수사 시 ALL 82 - IN('10','02','03')

490 82
특수사 시

ALL ALL 82 -

491 82
특수사 시

ALL 82 IN('10','02') -

492 82
특수사 시

ALL ALL ALL 82

493 82
특수사 시

ALL ALL 82 IN('10','02','03')

494 0 - - - 0

495 0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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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0 - 0 - -

497 0 0 - - -

498 0 ALL 0 - -

499 0 - ALL 0 -

500 0 - - ALL 0

501 0 ALL - 0 -

502 0 - ALL - 0

503 0 ALL - - 0

504 0 - ALL ALL 0

505 0 ALL - ALL 0

506 0 ALL ALL - 0

507 0 ALL ALL 0 -

508 0 ALL ALL ALL 0

509 0 IN('0','10') 10 - -

510 0 - IN('0','10') 10 -

511 0 - - 0 10

512 0 IN('0','10') - 10 -

513 0 - IN('0','10') - 10

514 0 IN('0','10') - - 10

515 0 - ALL 0 10

516 0 ALL - 0 10

517 0 IN('0','10') IN('0','10') - 10

518 0 IN('0','10') IN('0','10') 10 -

519 0 ALL ALL 0 10

520 10 - - - 10

521 10 - - 10 -

522 10 - 10 - -

523 10 10 - - -

524 10 IN('11','12','02','
20','30','40')

10 - -

525 10 -

IN('11','12','13','
02','03','20','30',
'40','21','31','41'

)

10 -

526 10 - -
IN('11','12','02','
20','30','40','10')

10

527 10 IN('11','12','02','
20','30','40')

- 10 -

528 10 -

IN('11','12','13','
02','03','20','30',
'40','21','31','41'

)

- 10

529 10
IN('11','12','02','

20','30','40') - - 10

530 10 -

NOTIN('11','12','13
','02','03','20','3
0','40','21','31','

41')

IN('11','12','02','
20','30','40') 10

531 10 -

IN('11','12','13','
02','03','20','30',
'40','21','31','41'

)

IN('11','12','02','
20','30','40','10') 10

532 10 NOTIN('11','12','02
','20','30','40')

- IN('11','12','02','
20','30','40')

10

533 10
IN('11','12','02','

20','30','40') -
IN('11','12','02','

20','30','40') 10

534 10
NOTIN('11','12','02
','20','30','40')

IN('11','12','13','
02','03','20','30',
'40','21','31','41'

)

- 10

535 10
IN('11','12','02','

20','30','40')

IN('11','12','13','
02','03','20','30',
'40','21','31','41'

)

- 10

536 10
NOTIN('11','12','02
','20','30','40')

IN('11','12','13','
02','03','20','30',
'40','21','31','4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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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7 10 IN('11','12','02','
20','30','40')

IN('11','12','13','
02','03','20','30',
'40','21','31','41'

)

10 -

538 10
NOTIN('11','12','02
','20','30','40')

NOTIN('11','12','13
','02','03','20','3
0','40','21','31','

41')

IN('11','12','02','
20','30','40') 10

539 10
NOTIN('11','12','02
','20','30','40')

IN('11','12','13','
02','03','20','30',
'40','21','31','41'

)

IN('11','12','02','
20','30','40','10') 10

540 10
IN('11','12','02','

20','30','40')

NOTIN('11','12','13
','02','03','20','3
0','40','21','31','

41')

IN('11','12','02','
20','30','40') 10

541 10
IN('11','12','02','

20','30','40')

IN('11','12','13','
02','03','20','30',
'40','21','31','41'

)

IN('11','12','02','
20','30','40','10') 10

542 99 미 - - - -

543 99 미 - - - 99

544 99 미 - - 99 -

545 99 미 - 99 - -

546 99 미 99 - - -

547 99 미 ALL 99 - -

548 99 미 99 ALL - -

549 99 미 - ALL 99 -

550 99 미 - 99 ALL -

551 99 미 - - ALL 99

552 99 미 - - 99 ALL

553 99 미 ALL - 99 -

554 99 미 99 - ALL -

555 99 미 - ALL - 99

556 99 미 - 99 - ALL

557 99 미 ALL - - 99

558 99 미 99 - - ALL

559 99 미 - ALL ALL 99

560 99 미 - ALL 99 ALL

561 99 미 - 99 ALL ALL

562 99 미 ALL - ALL 99

563 99 미 ALL - 99 ALL

564 99 미 99 - ALL ALL

565 99 미 ALL ALL - 99

566 99 미 ALL 99 - ALL

567 99 미 99 ALL - ALL

568 99 미 ALL ALL 99 -

569 99 미 ALL 99 ALL -

570 99 미 99 ALL ALL -

571 99 미 ALL ALL ALL 99

572 99 미 ALL ALL 99 ALL

573 99 미 ALL 99 ALL ALL

574 99 미 99 ALL ALL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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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드

(CODE2,CODE4)

가

수

가

수

단

다

가

공

동

주

택
트

연

주

택

다

주

택

숙
고

시

원
스

숙

시
숙

사

특수 사

시 시

미

타  시
1 2

상

11 단 11 ○ × ○ × × × × × ▲ ▲ × ▲ ▲ ▲ × △ △

농가주택, 주택(1), 1가

, 주택( 갈 ), 주택

( 채)(상 에 다가

 제 )

12
다가 단

12 × ● ● × × × × ▲ ▲ × ▲ ▲ ▲ × △ △

단 주택(다가 주택(7가

),주택(6가 ),주택(상

 다가 주택)

13
겸

단
13 ○ × ○ × × × × × △ △ × △ △ △ ○ △ △

주택  점포, 여   

주택, 단 주택(133.46) 

 제조 (9.462)

× ● ● × × × × △ △ × △ △ △ ○ △ △

다 가 주 택 ( 1 가

)(77.76)  사무

(58.95)

02 공동주택 02 △ △ △ △ ○ × × × × × × × × × × △ △ 공동주택(503동)

03

공동주택

_ 겸 03 △ △ △ △ ○ × × × × × × × × × ○ △ △ 공동주택(503동)

20 트 20 △ △ △ △ △ ○ × × × × × × × × × △ △ 정수 ( 원APT), 트

21
트 _

겸
21 △ △ △ △ △ ○ × × × × × × × × ○ △ △ 점포  트

30 연 주택 30 △ △ △ △ △ × ○ × × × × × × × × △ △
공동주택(연 주택), 연

주택

31

연 주택

_ 겸 31 △ △ △ △ △ × ○ × × × × × × × ○ △ △ 점포  연 주택

40
다 주

택
40 △ △ △ △ △ × × ○ × × × × × × × △ △

다 주택,주택(상

 다 주택)

41

다 주

택 _

겸

41 △ △ △ △ △ × × ○ × × × × × × ○ △ △ 점포  다 주택

51 숙 51 × × × × △ × × × ○ × × △ × × △ △ △

숙 (3가 ),공 (공 -

숙 ), 원(숙 ), 신

숙 (601동),창고( 원숙

)

52 고시원 52 × × × × △ × × × × ○ × × × × △ △ △
고시원, 제2종근 생 시

(고시원)

60 스 60 △ △ △ △ △ △ △ △ × × ○ × × × △ △ △

스 , 스 (제5

), 무시 ( 스 )

주택, 무시 (상

 스 )

70 숙 시 70 × × × × △ × × × × × × ○ × × △ △ △

숙 시 (여 ), 숙

시 (가족 ), ,

스 스 ,객실(상

 숙 시 )

81 숙사 81 × × × × △ × × × △ △ × × ○ × △ △ △
공 ( 숙사), (

숙사), 숙사( 숙 )

<  표 2-2> 타 도코드 여규칙



104

82
특수사

시
82 × × × × △ × × × △ × × △ × ○ △ △ △

사찰( 사채),노 복 시

, 동복 시 (생 숙

사), 보 시

0 0 × × × × × × × × × × × × × × ○ △ △

제2종근 생 시 (사무

), 식점, 매점,

점포  

10 시 10 × × × × × × × × × × × × × × × ○ △
계단실,ELEV,복 ,보 러

실, 적제 ,

99 미 99 × × × × × × × × × × × × × × × × ○

( 공:1992.9.24), 존,

축,말 ,A-16,2 ,3 ,

복 ,상 ,

[참고]

△ : 무상

▲ : 주택과  경  .  들  주택(숙 ), 주택( 갈 ), 노 시 (주택), 갈 ( 주  단

주택)  경  주택   

○ : 드시 존

● : 또 ( 나), 다가  " 단 , 2가 상  경 " 또  "다가 주택"  경  미

     - 가 수 : 주택  경  가 수 숫 +가 ,숫 + ,주택(숫 )에  20  정수  숫 ,  

 0,  null  주택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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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드 드 사 여 거처종 드
수정_거처종

드(CODE1
,CODE3)

사

_ 드 CM024 02004 생 시 1 0 0

_ 드 CM024 02005 시 1 0 0

_ 드 CM024 02006 복 시 1 0 0

_ 드 CM024 03000 제1종근 생 시 1 0 0

_ 드 CM024 03001 매점 1 0 0

_ 드 CM024 03002 휴게 식점 1 0 0

_ 드 CM024 03003 (미) 원 1 0 0

_ 드 CM024 03004 0 0 0

_ 드 CM024 03005 원 1 0 0

_ 드 CM024 03006 체 1 0 0

_ 드 CM024 03007 공동시 1 0 0

_ 드 CM024 03008 전 1 0 0

_ 드 CM024 03009 수 1 0 0

_ 드 CM024 03010 정수 1 0 0

_ 드 CM024 03011 1 0 0

_ 드 CM024 03012 공 실 1 0 0

_ 드 CM024 03013 탁 1 0 0

_ 드 CM024 03014 과 원 1 0 0

_ 드 CM024 03015 원 1 0 0

_ 드 CM024 03016 술원 1 0 0

_ 드 CM024 03017 접골원 1 0 0

_ 드 CM024 03018 조산 1 0 0

_ 드 CM024 03019 탁 1 0 0

_ 드 CM024 03020 체 1 0 0

_ 드 CM024 03021 1 0 0

_ 드 CM024 03022 공동 1 0 0

_ 드 CM024 03023 공동 1 0 0

_ 드 CM024 03024 역 동 1 0 0

_ 드 CM024 03025 1 0 0

_ 드 CM024 03100 공공시 1 0 0

_ 드 CM024 03101 동사무 1 0 0

_ 드 CM024 03102 경찰 1 0 0

_ 드 CM024 03103 출 1 0 0

_ 드 CM024 03104 1 0 0

_ 드 CM024 03105 체 1 0 0

_ 드 CM024 03106 전신전 1 0 0

_ 드 CM024 03107 1 0 0

_ 드 CM024 03108 보건 1 0 0

_ 드 CM024 03109 공공 1 0 0

_ 드 CM024 03110 역 료보험조 1 0 0

_ 드 CM024 03199 타공공시 1 0 0

_ 드 CM024 03999 타제1종근생 시 1 0 0

_ 드 CM024 04000 제2종근 생 시 1 0 0

_ 드 CM024 04001 식점 1 0 0

_ 드 CM024 04002 휴게 식점 1 0 0

_ 드 CM024 04003 원 1 0 0

_ 드 CM024 04004 점(1종근.생미 당) 1 0 0

_ 드 CM024 04005 제조 1 0 0

_ 드 CM024 04006 수 점 1 0 0

_ 드 CM024 04007 게 제공 1 0 0

_ 드 CM024 04008 사 1 0 0

_ 드 CM024 04009 점 1 0 0

_ 드 CM024 04010 원 1 0 0

_ 드 CM024 04011 사 1 0 0

<  표 2-3> 도코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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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드 CM024 04012 동물병원 1 0 0

_ 드 CM024 04013 집 1 0 0

_ 드 CM024 04014 실 1 0 0

_ 드 CM024 04015 총포 매 1 0 0

_ 드 CM024 04016 단란주점 1 0 0

_ 드 CM024 04017 매점 1 0 0

_ 드 CM024 04018 동차 1 0 0

_ 드 CM024 04019 시술 1 0 0

_ 드 CM024 04020 노래연습 1 0 0

_ 드 CM024 04021 탁 1 0 0

_ 드 CM024 04022
티미 문 컨 비

제공
0 0 0

_ 드 CM024 04023 복 .제공 0 0 0

_ 드 CM024 04024 1 0 0

_ 드 CM024 04025 넷컴퓨 게 시 제공 1 0 0

_ 드 CM024 04026 청 년게 제공 1 0 0

_ 드 CM024 04027 복 게 제공 1 0 0

_ 드 CM024 04100 동시 1 0 0

_ 드 CM024 04101 스 1 0 0

_ 드 CM024 04102 체 단 1 0 0

_ 드 CM024 04103 에 빅 1 0 0

_ 드 CM024 04104 볼 1 0 0

_ 드 CM024 04105 당 1 0 0

_ 드 CM024 04106 실내낚시 1 0 0

_ 드 CM024 04107 골 연습 1 0 0

_ 드 CM024 04108 물놀 시 1 0 0

_ 드 CM024 04199 타 동시 1 0 0

_ 드 CM024 04200 종 집 1 0 0

_ 드 CM024 04201 1 0 0

_ 드 CM024 04202 당 1 0 0

_ 드 CM024 04203 사찰 1 0 0

_ 드 CM024 04299 타종 집 1 0 0

_ 드 CM024 04300 공연 1 0 0

_ 드 CM024 04301 극 ( ) 1 0 0

_ 드 CM024 04302 당 1 0 0

_ 드 CM024 04303 연 1 0 0

_ 드 CM024 04304 비 물감상실 1 0 0

_ 드 CM024 04305 비 물 극 1 0 0

_ 드 CM024 04399 타공연 1 0 0

_ 드 CM024 04400 사무 1 0 0

_ 드 CM024 04401 1 0 0

_ 드 CM024 04402 사무 1 0 0

_ 드 CM024 04403 동산 개 1 0 0

_ 드 CM024 04404 결 상담 1 0 0

_ 드 CM024 04405 출 사 1 0 0

_ 드 CM024 04499 타사무 1 0 0

_ 드 CM024 04999 타제2종근생 시 1 0 0

_ 드 CM024 05000 문 집 시 1 0 0

_ 드 CM024 05100 공연 1 0 0

_ 드 CM024 05101 극 ( ) 1 0 0

_ 드 CM024 05102 당 1 0 0

_ 드 CM024 05103 연 1 0 0

_ 드 CM024 05104 커스 1 0 0

_ 드 CM024 05105 비 물감상실 1 0 0

_ 드 CM024 05106 비 물 극 1 0 0

_ 드 CM024 05199 타공연 1 0 0

_ 드 CM024 05200 집 1 0 0

_ 드 CM024 05201 식 1 0 0

_ 드 CM024 05202 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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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드 CM024 05203 공 당 1 0 0

_ 드 CM024 05204 매 1 0 0

_ 드 CM024 05205 전 투 1 0 0

_ 드 CM024 05299 타집 1 0 0

_ 드 CM024 05300 람 1 0 0

_ 드 CM024 05301 경 1 0 0

_ 드 CM024 05302 동차경 1 0 0

_ 드 CM024 05303 체 1 0 0

_ 드 CM024 05304 동 1 0 0

_ 드 CM024 05399 타 람 1 0 0

_ 드 CM024 05400 전시 1 0 0

_ 드 CM024 05401 물 1 0 0

_ 드 CM024 05402 미술 1 0 0

_ 드 CM024 05403 과 1 0 0

_ 드 CM024 05404 념 1 0 0

_ 드 CM024 05405 산 전시 1 0 0

_ 드 CM024 05406 람 1 0 0

_ 드 CM024 05499 타전시 1 0 0

_ 드 CM024 05500 동.식물원 1 0 0

_ 드 CM024 05501 동물원 1 0 0

_ 드 CM024 05502 식물원 1 0 0

_ 드 CM024 05503 수족 1 0 0

_ 드 CM024 05599 타동.식물원 1 0 0

_ 드 CM024 05999 타문 집 시 1 0 0

_ 드 CM024 06000 종 시 1 0 0

_ 드 CM024 06100 종 집 1 0 0

_ 드 CM024 06101 1 0 0

_ 드 CM024 06102 당 1 0 0

_ 드 CM024 06103 사찰 1 0 0

_ 드 CM024 06104 원 1 0 0

_ 드 CM024 06105 수 원 1 0 0

_ 드 CM024 06106 수녀원 1 0 0

_ 드 CM024 06107 제실 1 0 0

_ 드 CM024 06108 사당 1 0 0

_ 드 CM024 06109 납골당(제2종근생 제 ) 1 0 0

_ 드 CM024 06199 타종 집 1 0 0

_ 드 CM024 06999 타종 시 1 0 0

_ 드 CM024 07000 매시 1 0 0

_ 드 CM024 07001 매시 1 0 0

_ 드 CM024 07100 매시 1 0 0

_ 드 CM024 07101 시 1 0 0

_ 드 CM024 07102 점 1 0 0

_ 드 CM024 07103 점 1 0 0

_ 드 CM024 07104 점 1 0 0

_ 드 CM024 07199 타 매시 1 0 0

_ 드 CM024 07201 상점 1 0 0

_ 드 CM024 07202 게 제공 0 0 0

_ 드 CM024 07203
티미 문 컨 비

제공
0 0 0

_ 드 CM024 07204 복 .제공 0 0 0

_ 드 CM024 07204 넷컴퓨 게 시 제공 0 0 0

_ 드 CM024 07205
넷컴퓨 게 시 제공

1 0 0

_ 드 CM024 07206 청 년게 제공 1 0 0

_ 드 CM024 07207 복 게 제공 1 0 0

_ 드 CM024 07999 타 매시 1 0 0

_ 드 CM024 08000 수시 1 0 0

_ 드 CM024 08001 여객 동차 미널 1 0 0

_ 드 CM024 08002 물 미널 1 0 0

_ 드 CM024 08003 철 역사 0 0 0



108

_ 드 CM024 08004 공 시 1 0 0

_ 드 CM024 08005 만시 ( 미널) 1 0 0

_ 드 CM024 08006 종 여객시 1 0 0

_ 드 CM024 08007 철 시 1 0 0

_ 드 CM024 08999 타 수시 1 0 0

_ 드 CM024 09000 료시 1 0 0

_ 드 CM024 09100 병원 1 0 0

_ 드 CM024 09101 종 병원 1 0 0

_ 드 CM024 09102 산 과병원 1 0 0

_ 드 CM024 09103 과병원 1 0 0

_ 드 CM024 09104 병원 1 0 0

_ 드 CM024 09105 정신병원 1 0 0

_ 드 CM024 09106 격 병원 1 0 0

_ 드 CM024 09107 병원 1 0 0

_ 드 CM024 09199 타병원 1 0 0

_ 드 CM024 09200 격 병원 1 0 0

_ 드 CM024 09201 전염병원 1 0 0

_ 드 CM024 09202 료 1 0 0

_ 드 CM024 09301 식 0 0 0

_ 드 CM024 09999 타 료시 1 0 0

_ 드 CM024 10000 연 시 1 0 0

_ 드 CM024 10001 (연수)원 1 0 0

_ 드 CM024 10002 1 0 0

_ 드 CM024 10003 원 1 0 0

_ 드 CM024 10004 연 1 0 0

_ 드 CM024 10005 1 0 0

_ 드 CM024 10100 1 0 0

_ 드 CM024 10101 초등 1 0 0

_ 드 CM024 10102 1 0 0

_ 드 CM024 10103 고등 1 0 0

_ 드 CM024 10104 1 0 0

_ 드 CM024 10105 전문 1 0 0

_ 드 CM024 10106 1 0 0

_ 드 CM024 10199 타 1 0 0

_ 드 CM024 10999 타 연 시 1 0 0

_ 드 CM024 11000 노 시 1 0 0

_ 드 CM024 11100 동 시 1 0 0

_ 드 CM024 11101 원 1 0 0

_ 드 CM024 11103 집 1 0 0

_ 드 CM024 11199 타 동 시 1 0 0

_ 드 CM024 11203 근 복 시 1 0 0

_ 드 CM024 11999 타노 시 1 0 0

_ 드 CM024 12000 수 시 1 0 0

_ 드 CM024 12100 생 수 시 1 0 0

_ 드 CM024 12101 청 년수 원( ) 1 0 0

_ 드 CM024 12103 청 년문 집 1 0 0

_ 드 CM024 12199 타생 수 시 1 0 0

_ 드 CM024 12200 연 수 시 1 0 0

_ 드 CM024 12201 청 년수 원( ) 1 0 0

_ 드 CM024 12202 청 년 1 0 0

_ 드 CM024 12299 타 연 수 시 1 0 0

_ 드 CM024 12999 타수 시 1 0 0

_ 드 CM024 13000 동시 1 0 0

_ 드 CM024 13001 체 1 0 0

_ 드 CM024 13002 동 시 1 0 0

_ 드 CM024 13003 탁 1 0 0

_ 드 CM024 13004 체 1 0 0

_ 드 CM024 13005 스 1 0 0

_ 드 CM024 13006 체 단 1 0 0

_ 드 CM024 13007 에 빅 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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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드 CM024 13008 볼 1 0 0

_ 드 CM024 13009 당 1 0 0

_ 드 CM024 13010 실내낚시 1 0 0

_ 드 CM024 13011 골 연습 1 0 0

_ 드 CM024 13012 물놀 시 1 0 0

_ 드 CM024 13999 타 동시 1 0 0

_ 드 CM024 14000 무시 1 0 0

_ 드 CM024 14100 공공 무시 1 0 0

_ 드 CM024 14101 가 청사 1 0 0

_ 드 CM024 14102 단체청사 1 0 0

_ 드 CM024 14103 공 1 0 0

_ 드 CM024 14199 타공공 무시 1 0 0

_ 드 CM024 14200 무시 1 0 0

_ 드 CM024 14201 1 0 0

_ 드 CM024 14203 신문사 1 0 0

_ 드 CM024 14204 사무 1 0 0

_ 드 CM024 14299 타 무시 1 0 0

_ 드 CM024 16000 락시 1 0 0

_ 드 CM024 16001 단란주점 1 0 0

_ 드 CM024 16002 흥주점 1 0 0

_ 드 CM024 16003 특수 1 0 0

_ 드 CM024 16004 1 0 0

_ 드 CM024 16005 투전 1 0 0

_ 드 CM024 16006 무 ( 원) 1 0 0

_ 드 CM024 16007 주점 1 0 0

_ 드 CM024 16008 노 1 0 0

_ 드 CM024 16009 원시 시 1 0 0

_ 드 CM024 16999 타 락시 1 0 0

_ 드 CM024 17000 공 1 0 0

_ 드 CM024 17100 공 1 0 0

_ 드 CM024 17200 공 1 0 0

_ 드 CM024 17999 타공 1 0 0

_ 드 CM024 18000 창고시 1 0 0

_ 드 CM024 18001 창고 1 0 10

_ 드 CM024 18002 역 1 0 0

_ 드 CM024 18999 타창고시 1 0 0

_ 드 CM024 19000 험물저 처 시 1 0 0

_ 드 CM024 19001 주 1 0 0

_ 드 CM024 19002 가스충전 1 0 0

_ 드 CM024 19003 험물제조 1 0 0

_ 드 CM024 19004 험물저 1 0 0

_ 드 CM024 19005 가스취 1 0 0

_ 드 CM024 19006 가스 매 1 0 0

_ 드 CM024 19007 물보 저 시 1 0 0

_ 드 CM024 19008 고 가스충전저 1 0 0

_ 드 CM024 19009 매 1 0 0

_ 드 CM024 19010 험물취 1 0 0

_ 드 CM024 19999 타 험물저 처 시 1 0 0

_ 드 CM024 20000 동차 시 1 0 0

_ 드 CM024 20001 주차 1 0 10

_ 드 CM024 20002 차 1 0 0

_ 드 CM024 20003 폐차 1 0 0

_ 드 CM024 20004 검사 1 0 0

_ 드 CM024 20005 매매 1 0 0

_ 드 CM024 20006 정비공 1 0 0

_ 드 CM024 20007 전 원 1 0 0

_ 드 CM024 20008 정비 원 1 0 0

_ 드 CM024 20009 차고 1 0 10

_ 드 CM024 20010 주 1 0 0

_ 드 CM024 20999 타 동차 시 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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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드 CM024 21000 동.식물 시 1 0 0

_ 드 CM024 21001 축 1 0 0

_ 드 CM024 21002 계 1 0 0

_ 드 CM024 21003 사 1 0 0

_ 드 CM024 21004 종묘 시 1 0 0

_ 드 CM024 21005 실 1 0 0

_ 드 CM024 21100 축사 1 0 10
축사(주택

과 
)

_ 드 CM024 21101 축사 1 0 10
축사(주택

과 
)

_ 드 CM024 21102 1 0 0

_ 드 CM024 21103 1 0 0

_ 드 CM024 21104 시 1 0 0

_ 드 CM024 21105 1 0 0

_ 드 CM024 21200 가축시 1 0 0

_ 드 CM024 21201 가축 동시 1 0 0

_ 드 CM024 21202 공수정 1 0 0

_ 드 CM024 21203 사 1 0 0

_ 드 CM024 21204 가축 창고 1 0 0

_ 드 CM024 21205 가축시 1 0 0

_ 드 CM024 21206 동물검역 1 0 0

_ 드 CM024 21207 실험동물사 시 1 0 0

_ 드 CM024 21299 타가축시 1 0 0

_ 드 CM024 21999 타동식물 시 1 0 0

_ 드 CM024 22000 뇨.쓰 처 시 1 0 0

_ 드 CM024 22001 뇨처 시 1 0 0

_ 드 CM024 22002 폐 물처 시 1 0 0

_ 드 CM024 22003 폐 물 시 1 0 0

_ 드 CM024 22004 고물상 1 0 0

_ 드 CM024 22999 타 뇨쓰 처 시 1 0 0

_ 드 CM024 23000 정 사시 1 0 0

_ 드 CM024 23001 감 원 1 0 0

_ 드 CM024 23002 사시 1 0 0

_ 드 CM024 23100 1 0 0

_ 드 CM024 23101 1 0 0

_ 드 CM024 23102 년원 1 0 0

_ 드 CM024 23103 년 심사원 1 0 0

_ 드 CM024 23999 타 정 사시 1 0 0

_ 드 CM024 24000 신시 1 0 0

_ 드 CM024 24001 1 0 0

_ 드 CM024 24002 전신전 1 0 0

_ 드 CM024 24003 촬 1 0 0

_ 드 CM024 24004 신 시 1 0 0

_ 드 CM024 24999 타 신시 1 0 0

_ 드 CM024 25000 전시 1 0 0

_ 드 CM024 25001 전 1 0 0

_ 드 CM024 25999 타 전시 1 0 0

_ 드 CM024 26000 묘 시 1 0 0

_ 드 CM024 26001 1 0 0

_ 드 CM024 26002 납골당 0 0 0

_ 드 CM024 26003 묘 에 수  건축물 1 0 0

_ 드 CM024 26004 당 1 0 0

_ 드 CM024 26999 타묘 시 1 0 0

_ 드 CM024 27000 휴게시 1 0 0

_ 드 CM024 27001 당 1 0 0

_ 드 CM024 27002 극 1 0 0

_ 드 CM024 27003 1 0 0

_ 드 CM024 27004 망탑 1 0 0

_ 드 CM024 27005 휴게 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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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드 CM024 27006 시 1 0 0

_ 드 CM024 27999 타 휴게시 1 0 0

_ 드 CM024 28000 가 건축물 1 0 0

_ 드 CM024 28001 복 가 건축물 1 0 0

_ 드 CM024 28002 가 흥 1 0 0

_ 드 CM024 28003 가 전람 1 0 0

_ 드 CM024 28004 공사 가 건축물 1 0 0

_ 드 CM024 28005 견본주택 1 0 0

_ 드 CM024 28006 가 점포 1 0 0

_ 드 CM024 28007 경비 가 건축물 1 0 0

_ 드 CM024 28008 시 동차차고 1 0 0

_ 드 CM024 28009 시사무실 1 0 0

_ 드 CM024 28010 시창고 1 0 0

_ 드 CM024 28012 농, 비닐 스 1 0 0

_ 드 CM024 28013 가축 가 건축물 1 0 0

_ 드 CM024 28014 농, 고정식 실 1 0 0

_ 드 CM024 28015 창고 천 1 0 0

_ 드 CM024 28016 문 사 가 건축물 1 0 0

_ 드 CM024 28999 타가 건축물 1 0 0

_ 드 CM024 29000 식 1 0 0

_ 드 CM024 29001 식 1 0 0

_ 드 CM024 Z3000 근 생 시 0 0 0

_ 드 CM024 Z3001 매점 0 0 0

_ 드 CM024 Z3002 휴게 식점 0 0 0

_ 드 CM024 Z3003 (미) 원 0 0 0

_ 드 CM024 Z3004 0 0 0

_ 드 CM024 Z3005 원 0 0 0

_ 드 CM024 Z3006 체 0 0 0

_ 드 CM024 Z3007 공동시 0 0 0

_ 드 CM024 Z3008 전 0 0 0

_ 드 CM024 Z3009 수 0 0 0

_ 드 CM024 Z3010 정수 0 0 0

_ 드 CM024 Z3011 0 0 0

_ 드 CM024 Z3012 공 실 0 0 0

_ 드 CM024 Z3014 과 원 0 0 0

_ 드 CM024 Z3015 원 0 0 0

_ 드 CM024 Z3016 술원 0 0 0

_ 드 CM024 Z3017 접골원 0 0 0

_ 드 CM024 Z3018 조산 0 0 0

_ 드 CM024 Z3019 탁 0 0 0

_ 드 CM024 Z3020 체 0 0 0

_ 드 CM024 Z3021 공 당 0 0 0

_ 드 CM024 Z3022 공동 0 0 0

_ 드 CM024 Z3023 공동 0 0 0

_ 드 CM024 Z3100 공공시 0 0 0

_ 드 CM024 Z3101 동사무 0 0 0

_ 드 CM024 Z3102 경찰 0 0 0

_ 드 CM024 Z3103 출 0 0 0

_ 드 CM024 Z3104 0 0 0

_ 드 CM024 Z3105 체 0 0 0

_ 드 CM024 Z3106 전신전 0 0 0

_ 드 CM024 Z3107 0 0 0

_ 드 CM024 Z3108 보건 0 0 0

_ 드 CM024 Z3109 공공 0 0 0

_ 드 CM024 Z3199 타공공시 0 0 0

_ 드 CM024 Z3201 식점 0 0 0

_ 드 CM024 Z3202 휴게 식점 0 0 0

_ 드 CM024 Z3203 원 0 0 0

_ 드 CM024 Z3204 점 0 0 0

_ 드 CM024 Z3205 제조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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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드 CM024 Z3206 수 점 0 0 0

_ 드 CM024 Z3207 게 제공 0 0 0

_ 드 CM024 Z3208 사 0 0 0

_ 드 CM024 Z3209 점 0 0 0

_ 드 CM024 Z3210 원 0 0 0

_ 드 CM024 Z3211 사 0 0 0

_ 드 CM024 Z3212 동물병원 0 0 0

_ 드 CM024 Z3214 실 0 0 0

_ 드 CM024 Z3215 총포 매 0 0 0

_ 드 CM024 Z3216 단란주점 0 0 0

_ 드 CM024 Z3217 매점 0 0 0

_ 드 CM024 Z3218 동차 0 0 0

_ 드 CM024 Z3219 시술 0 0 0

_ 드 CM024 Z3220 노래연습 0 0 0

_ 드 CM024 Z3221 탁 0 0 0

_ 드 CM024 Z3300 동시 0 0 0

_ 드 CM024 Z3301 스 0 0 0

_ 드 CM024 Z3302 체 단 0 0 0

_ 드 CM024 Z3303 에 빅 0 0 0

_ 드 CM024 Z3304 볼 0 0 0

_ 드 CM024 Z3305 당 0 0 0

_ 드 CM024 Z3306 실내낚시 0 0 0

_ 드 CM024 Z3307 골 연습 0 0 0

_ 드 CM024 Z3399 타 동시 0 0 0

_ 드 CM024 Z3400 종 집 0 0 0

_ 드 CM024 Z3401 0 0 0

_ 드 CM024 Z3402 당 0 0 0

_ 드 CM024 Z3403 사찰 0 0 0

_ 드 CM024 Z3499 타종 집 0 0 0

_ 드 CM024 Z3500 공연 0 0 0

_ 드 CM024 Z3501 극 ( ) 0 0 0

_ 드 CM024 Z3502 당 0 0 0

_ 드 CM024 Z3503 연 0 0 0

_ 드 CM024 Z3599 타공연 0 0 0

_ 드 CM024 Z3600 사무 0 0 0

_ 드 CM024 Z3601 0 0 0

_ 드 CM024 Z3602 사무 0 0 0

_ 드 CM024 Z3603 동산 개 0 0 0

_ 드 CM024 Z3604 결 상담 0 0 0

_ 드 CM024 Z3699 타사무 0 0 0

_ 드 CM024 Z3999 타근 생 시 0 0 0

_ 드 CM024 Z5000 문 집 시 0 0 0

_ 드 CM024 Z6000 매 시 0 0 0

_ 드 CM024 Z6205 규 매점 0 0 0

_ 드 CM024 Z6999 타 매 시 0 0 0

_ 드 CM024 Z8000 연 복 시 0 0 0

_ 드 CM024 Z8999 타 연 복 시 0 0 0

_ 드 CM024 Z9000 공공 시 0 0 0

_ 드 CM024 Z9001 0 0 0

_ 드 CM024 Z9999 타공공 시 0 0 0

_ 드 CM024 01000 단 주택 1 1 11

_ 드 CM024 02000 공동주택 1 2 2

_ 드 CM024 Z7001 축사 0 10 10
축사(주택

과 
)

_ 드 CM024 Z7002 가축시 0 10 10
가축시 (
주택 과 

)

_ 드 CM024 01001 단 주택 1 11 11

_ 드 CM024 01002 다 주택 1 11 12

_ 드 CM024 01004 공 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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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드 CM024 01003 다가 주택 1 12 12

_ 드 CM024 02001 트 1 20 20

_ 드 CM024 02002 연 주택 1 30 30

_ 드 CM024 02003 다 주택 1 40 40

_ 드 CM024 28011 시숙 1 0 51

_ 드 CM024 14202 스 1 0 60

_ 드 CM024 12102 스 스 1 70 70

_ 드 CM024 15000 숙 시 1 70 70

_ 드 CM024 15100 숙 시 1 70 70

_ 드 CM024 15101 1 70 70

_ 드 CM024 15102 여 1 70 70

_ 드 CM024 15103 여 숙 1 70 70

_ 드 CM024 15199 타 숙 시 1 70 70

_ 드 CM024 15200 숙 시 1 70 70

_ 드 CM024 15201 1 70 70

_ 드 CM024 15202 수상 1 70 70

_ 드 CM024 15203 전 1 70 70

_ 드 CM024 15204 가족 1 70 70

_ 드 CM024 15205 휴 미 1 70 70

_ 드 CM024 15299 타 숙 시 1 70 70

_ 드 CM024 02007 숙사 1 81 81

_ 드 CM024 09108 1 82 82

_ 드 CM024 11102 보 시 1 82 82

_ 드 CM024 11104 동복 시 1 82 82

_ 드 CM024 11201 노 복 시 1 82 82

_ 드 CM024 11202 사 복 시 1 82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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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종
개수

주택종
_1

주택종
_2

주택종
_3

주택종
_4

거처종 주거  
연 적

단 비고

1개

11 - - - 11 당 드 
적값 

산 적12 - - - 12

13 - - - 13 or 5

주거
 

적값만 
산 적

적
주

드

1. 주거 적, 
적 추출 가
  - 주거 적 >= 

적 : 13
  - 주거 적 < 

적 : 5
2. 추출  가  경
   - 동주 가 주택  
13
   - 동주 가 주택
(근 생 시  등)  5

02 - - - 2 or 3 
or 4

당 드 
적값 

산 적
건물 수

건물 수 5  상 : 2
건물 수 4   & 

총동연 적  660 초과 : 
3

건물 수 4   & 
총동연 적  660  : 

4

20/21 - - - 2

당 드 
적값 

산 적

30/31 - - - 3

40/41 - - - 4

51 - - - 10

52 - - - 52

60 - - - 6

70 - - - 7

0  
처

81 - - - 8

82 - - - 8

0 - - - 10

10 - - - 10

99 - - - 99
당 드 
적값 
적

2개

11 11 12
11  적 

산

11'  
제 고, 

같  드가 
2개 상 

생 시 
당 드  

11 0 13 or 5
11  
적만

적

11  적 >=0  적 
 : 13

11  적 <0  적  
: 5

12 0 13 or 5 12  
적만

적

12  적 >=0  적 
 : 13

12  적 <0  적  
: 5

13 0 13

주거  
 

적만 
산

적

13  적 /2 >=0  
적  :13

13  적 /2<0  적 
 : 5

13  적 
 주거 과 

 
적  

 
경 에  
/2   
고 주거  
적 과 

 적 
 비

20/21 0 2

30/31 0 3

40/41 0 4

51 0 10

52 0 10

<  표 2-4> 거처단  주택코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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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0 6

70 0 7

81 0 8

82 0 8

99 0 99

11 10 11

12 10 12

13 10 13

20/21 10 2

30/31 10 3

40/41 10 4

50 10 5

51 10 10

52 10 10

60 10 6

70 10 7

81 10 8

82 10 8

99 10 99

0 10 10

11 12 - 12
11과 12 

산

11 13 - 13 or 5

주거  
적만

(11  
적+13  
적/2)

적

11  적 +13  적 
/2 >= 13  적 /2 : 

13
11  적 +13  적 
/2 < 13  적 /2 : 

5

12 13 - 13 or 5 12  
적만

적

12  적 >=13  적 
 : 13

12  적 <13  적 
 : 5

11 or 
12 or 
13

20 or 30 or 40

11 or 
12 or 
13 

/ 2 or 
3 or 4

당 드 
 산

건축물
건축물  11 or 

12 or 13
집 건축물  2 or 

3 or 4

02 20/21 2

02 30/31 3

02 40/41 4

20/21 30/31 2 or 3 건물 수

건물 수( 상 수)가 
5 상 : 2

건물 수( 상 수)가 
4  : 3

20/21 40/41 2 or 4 건물 수

건물 수( 상 수)가 
5 상 : 2

건물 수( 상 수)가 
4  : 4

30/31 40/41 3 or 4
총동연

적

동연 적  660초과  : 
3

동연 적  660  : 
4

11 or 
12 or 
13 or 
20 or 
30 or 
40

51 or 52 
or 60 or 
70 or 81 
or 82 or 

0

13 or 5

주택 드
에 
당  
적 산

(11,12,20
,30,40,60
,13/2)

51 81 or 82 8 0 처

11 12 0 12

각 드에 
당  
적 산

(0 제 )

11 13 0 13 or 5 적

11  적 >=13  적 
 : 13

11  적 <13  적 
 : 5

12 13 0 13 or 5 적

12  적 >=13  적 
 : 13

12  적 <13  적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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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 13 13 or 5 적

11과 12  적 >=13  
적  : 13

11과 12  적 <13  
적  : 5

11 12 13 0 13 or 5 적

11과 12  적 >=13  
적  : 13

11과 12  적 <13  
적  : 5

51 81 or 82 0 8 0 처

20/21 30/31 40/41 2 or 3 
or 4

각 드에 
당  
적 산

(0 제 )

1.건물
수

2.총동연
적

건물 수( 상 수)가 
5 상 : 2

건물 수( 상 수)가 
4  

동연 적  660초과  : 
3

동연 적  660  : 
4

20/21 30/31 40/41 02
2 or 3 
or 4

1.건물
수

2.총동연
적

건물 수( 상 수)가 
5 상 : 2

건물 수( 상 수)가 
4  

동연 적  660초과  : 
3

동연 적  660  : 
4

20/21 30/31 40/41
0 or 
10 

2 or 3 
or 4

1.건물
수

2.총동연
적

건물 수( 상 수)가 
5 상 : 2

건물 수( 상 수)가 
4  

동연 적  660초과  : 
3

동연 적  660  : 
4

*10코드는 부속용으로 10은 코드 부여에 향을 미치지 않음



117

연계

단계

주소
연계건

수

주민등록 건축물 장

법정동 건물명 산
본

번

부

번
동 호 층 상건수

연계율
(%)

연
계율(%)

상건수
연계
율(%)

연
계율(%)

86,088 115,170 74.7 74.3 113,168 76.1 76.1

공동주택명있음 63,993 75,597 84.7 78,660 81.4

1 O O O O O O O X 44,137 31,460 38.3 38.3 34,523 39.0 39.0

2 O 키워드 O O O O O X 14,571 16,889 12.7 51.0 19,952 12.9 51.9

3 O O O O O 2 O X 156 16,733 0.1 51.1 19,796 0.1 52.0

4 O 키워드 O O O 2 O X 14 16,719 0.0 51.1 19,782 0.0 52.0

5 O O O O X O O X 49 16,670 0.0 51.2 19,733 0.0 52.1

6 O 키워드 O O X O O X 29 16,641 0.0 51.2 19,704 0.0 52.1

7 O O O O X 2 O X 7 16,634 0.0 51.2 19,697 0.0 52.1

8 O 키워드 O O X 2 O X 2 16,632 0.0 51.2 19,695 0.0 52.1

9 O O O X O O O X 23 16,609 0.0 51.2 19,672 0.0 52.1

10 O 키워드 O X O O O X 13 16,596 0.0 51.2 19,659 0.0 52.1

11 0 O O X O 2 O X 6 16,590 0.0 51.2 19,653 0.0 52.1

12 0 키워드 O X O 2 O X 2 16,588 0.0 51.2 19,651 0.0 52.1

13 0 O X X X 0 O X 268 16,320 0.2 51.5 19,383 0.2 52.4

14 0 키워드 X X X 0 O X 319 16,001 0.3 51.7 19,064 0.3 52.7

15 O O X X X 2 O X 22 15,979 0.0 51.8 19,042 0.0 52.7

16 O 키워드 X X X 2 O X 4 15,975 0.0 51.8 19,038 0.0 52.7

17 O O O O O X O X 359 15,616 0.3 52.1 18,679 0.3 53.0

18 O 키워드 O O O X O X 94 15,522 0.1 52.2 18,585 0.1 53.1

19 O O O O X X O X 12 15,510 0.0 52.2 18,573 0.0 53.1

20 O 키워드 O O X X O X 1 15,509 0.0 52.2 18,572 0.0 53.1

21 O O O X O X O X 2 15,507 0.0 52.2 18,570 0.0 53.1

22 O 키워드 O X O X O X 23 15,484 0.0 52.2 18,547 0.0 53.1

23 O O X X X X O X 18 15,466 0.0 52.2 18,529 0.0 53.1

24 O 키워드 X X X X O X 30 15,436 0.0 52.2 18,499 0.0 53.2

25 행정동 O O O O O O X 3 15,433 0.0 52.2 18,496 0.0 53.2

26 행정동 키워드 O O O O O X 2 15,431 0.0 52.2 18,494 0.0 53.2

27 행정동 O O O O 2 O X - 15,431 - 52.2 18,494 - 53.2

28 행정동 키워드 O O O 2 O X - 15,431 - 52.2 18,494 - 53.2

29 행정동 O O O X O O X - 15,431 - 52.2 18,494 - 53.2

30 행정동 키워드 O O X O O X - 15,431 - 52.2 18,494 - 53.2

31 행정동 O O O X 2 O X - 15,431 - 52.2 18,494 - 53.2

32 행정동 키워드 O O X 2 O X - 15,431 - 52.2 18,494 - 53.2

33 행정동 O O X O O O X 8 15,423 0.0 52.2 18,486 0.0 53.2

34 행정동 키워드 O X O O O X - 15,423 - 52.2 18,486 - 53.2

35 행정동 O O X O 2 O X - 15,423 - 52.2 18,486 - 53.2

36 행정동 키워드 O X O 2 O X - 15,423 - 52.2 18,486 - 53.2

37 행정동 O X X X 0 O X 4 15,419 0.0 52.3 18,482 0.0 53.2

38 행정동 키워드 X X X 0 O X - 15,419 - 52.3 18,482 - 53.2

39 행정동 O X X X 2 O X 1 15,418 0.0 52.3 18,481 0.0 53.2

40 행정동 키워드 X X X 2 O X 13 15,405 0.0 52.3 18,468 0.0 53.2

41 행정동 O O O O X O X 2 15,403 0.0 52.3 18,466 0.0 53.2

42 행정동 키워드 O O O X O X - 15,403 - 52.3 18,466 - 53.2

43 행정동 O O O X X O X - 15,403 - 52.3 18,466 - 53.2

44 행정동 키워드 O O X X O X - 15,403 - 52.3 18,466 - 53.2

45 행정동 O O X O X O X - 15,403 - 52.3 18,466 - 53.2

46 행정동 키워드 O X O X O X 5 15,398 0.0 52.3 18,461 0.0 53.2

47 행정동 O O X X X O X 3 15,395 0.0 52.3 18,458 0.0 53.2

48 행정동 키워드 O X X X O X 10 15,385 0.0 52.3 18,448 0.0 53.2

<  표 2-5> 신규 연계규칙  한 연계                           

(  표   수 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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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O X O O O O O X 3,527 11,858 3.1 55.3 14,921 3.1 56.3

50 0 X O 0 0 2 0 X 20 11,838 0.0 55.4 14,901 0.0 56.3

51 O X O O X O O X 78 11,760 0.1 55.4 14,823 0.1 56.4

52 O X O O X 2 O X 15 11,745 0.0 55.4 14,808 0.0 56.4

53 O X O O O X O X 74 11,671 0.1 55.5 14,734 0.1 56.5

54 O X O O X X O X 31 11,640 0.0 55.5 14,703 0.0 56.5

55 O O O O O O 2 X 6 11,634 0.0 55.5 14,697 0.0 56.5

56 O 키워드 O O O O 2 X 2 11,632 0.0 55.5 14,695 0.0 56.5

57 O O O O O 2 2 X 2 11,630 0.0 55.5 14,693 0.0 56.5

58 O 키워드 O O O 2 2 X 4 11,626 0.0 55.5 14,689 0.0 56.5

59 O O X O X O 2 X 13 11,613 0.0 55.6 14,676 0.0 56.5

60 O 키워드 X O X O 2 X 2 11,611 0.0 55.6 14,674 0.0 56.5

61 O O X O X 2 2 X - 11,611 - 55.6 14,674 - 56.5

62 O 키워드 X O X 2 2 X - 11,611 - 55.6 14,674 - 56.5

63 O O X X O O 2 X - 11,611 - 55.6 14,674 - 56.5

64 O 키워드 X X O O 2 X 1 11,610 0.0 55.6 14,673 0.0 56.5

65 0 O X X O 2 2 X - 11,610 - 55.6 14,673 - 56.5

66 0 키워드 X X O 2 2 X - 11,610 - 55.6 14,673 - 56.5

67 0 O X X X 0 2 X - 11,610 - 55.6 14,673 - 56.5

68 0 키워드 X X X 0 2 X 2 11,608 0.0 55.6 14,671 0.0 56.5

69 O O X X X 2 2 X - 11,608 - 55.6 14,671 - 56.5

70 O 키워드 X X X 2 2 X - 11,608 - 55.6 14,671 - 56.5

71 O O O O O O X X 3 11,605 0.0 55.6 14,668 0.0 56.5

72 O 키워드 O O O O X X - 11,605 - 55.6 14,668 - 56.5

73 O O O O O 2 X X 1 11,604 0.0 55.6 14,667 0.0 56.5

74 O 키워드 O O O 2 X X - 11,604 - 55.6 14,667 - 56.5

75
법정동

5
O O O O O O X - 11,604 - 55.6 14,667 - 56.5

76
법정동

5
키워드 O O O O O X - 11,604 - 55.6 14,667 - 56.5

77
법정동

5
O O O O 2 0 X - 11,604 - 55.6 14,667 - 56.5

78
법정동

5
키워드 O O O 2 0 X - 11,215 - 55.6 14,950 - 56.5

공동주택명없음 39,573 - 34,508 -

공동주택명미연계+공동주택명없음 22,095 50,788 43.5 49,458 44.7

79 O X O O O O O O 12,473 38,315 10.8 66.4 36,985 11.0 67.6

80 O X O O O O O X 4,717 33,598 4.1 70.5 32,268 4.2 71.7

81 O X O O O 2 O O 7 33,591 0.0 70.5 32,261 0.0 71.7

82 O X O O O 2 O X 126 33,465 0.1 70.6 32,135 0.1 71.9

83 O X O O O X O O 220 33,245 0.2 70.8 31,915 0.2 72.0

84 O X O O O X O X 320 32,925 0.3 71.1 31,595 0.3 72.3

85 O X O O X O O O 1,000 31,925 0.9 71.9 30,595 0.9 73.2

86 O X O O X O O X 204 31,721 0.2 72.1 30,391 0.2 73.4

87 O X O O X 2 O O 3 31,718 0.0 72.1 30,388 0.0 73.4

88 O X O O X 2 O X 12 31,706 0.0 72.1 30,376 0.0 73.4

89 O X O O X X O O 20 31,686 0.0 72.1 30,356 0.0 73.4

90 O X O O X X O X 28 31,658 0.0 72.2 30,328 0.0 73.5

91 행정동 X O O O O O O 838 30,820 0.7 72.9 29,490 0.7 74.2

92 행정동 X O O O O O X 75 30,745 0.1 72.2 29,415 0.1 74.3

93 행정동 X O O O 2 O O 2 30,743 0.0 72.9 29,413 0.0 74.3

94 행정동 X O O O 2 O X - 30,743 - 72.2 29,413 - 74.3

95 행정동 X O O O X O O 13 30,730 0.0 72.9 29,400 0.0 74.3

96 행정동 X O O O X O X 5 30,725 0.0 72.2 29,395 0.0 74.3

97 행정동 X O O X O O O 551 30,174 0.5 73.4 28,844 0.5 74.8

98 행정동 X O O X O O X 60 30,114 0.1 72.3 28,784 0.1 74.8

99 행정동 X O O X 2 O O - 30,114 - 73.4 28,784 - 74.8

100 행정동 X O O X 2 O X - 30,114 - 72.3 28,784 - 74.8

101 행정동 X O O X X O O 16 30,098 0.0 73.4 28,768 0.0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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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행정동 X O O X X O X 2 30,096 0.0 72.3 28,766 0.0 74.8

103 O X O O O O 2 O 17 30,079 0.0 73.4 28,749 0.0 74.8

104 O X O O O O 2 X 27 30,052 0.0 72.3 28,722 0.0 74.9

105 O X O O O 2 2 O 2 30,050 0.0 73.4 28,720 0.0 74.9

106 O X O O O 2 2 X 3 30,047 0.0 72.3 28,717 0.0 74.9

107 O X O O X O 2 O 46 30,001 0.0 73.4 28,671 0.0 74.9

108 O X O O X O 2 X 18 29,983 0.0 72.3 28,653 0.0 74.9

109 O X O O X 2 2 O 2 29,981 0.0 73.4 28,651 0.0 74.9

110 O X O O X 2 2 X 2 29,979 0.0 72.3 28,649 0.0 74.9

111 O X O O O O X O 343 29,636 0.3 73.7 28,306 0.3 75.2

112 O X O O O O X X - 29,636 - 72.3 28,306 - 75.2

113 O X O O O 2 X O 5 29,631 0.0 73.7 28,301 0.0 75.2

114 O X O O O 2 X X 100 29,531 0.1 72.4 28,201 0.1 75.3

115 O X O O O X X O 19 29,512 0.0 73.7 28,182 0.0 75.3

116 O X O O O X X X 9 29,503 0.0 72.4 28,173 0.0 75.4

117 O X O O X O X O 19 29,484 0.0 73.8 28,154 0.0 75.4

118 O X O O X O X X 12 29,472 0.0 72.4 28,142 0.0 75.4

119 O X O O X X X O 9 29,463 0.0 73.8 28,133 0.0 75.4

120 O X O O X X X X - 29,463 - 72.4 28,133 - 75.4

121
법정동

5
X O O O O O O 657 28,806 0.6 74.3 27,476 0.6 76.0

122
법정동

5
X O O O O O X 108 28,698 0.1 72.5 27,368 0.1 76.1

123
법정동

5
X O O O 2 0 O 1 28,697 0.0 74.3 27,367 0.0 76.1

124
법정동
5

X O O O 2 0 X 4 28,693 0.0 72.5 27,363 0.0 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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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SAS  한 연계프 그램  

1. 시범 행조사 가 원 전산 료  프 그램

LIBNAME D "C:\Rcensus\data(pc2)\시범예행조사";

PROC IMPORT OUT= d.myungbu 
            DATATABLE = "가구명부" 
            DBMS=ACCESS2000 REPLACE;
     DATABASE="C:\Rcensus\raw(pc2)\sibum\(0223)sibumdata.mdb"; 
     MEMOSIZE=50; 
RUN;
PROC IMPORT OUT= d.gaguwon 
            DATATABLE = "가구원"
            DBMS=ACCESS2000 REPLACE;
     DATABASE="C:\Rcensus\raw(pc2)\sibum\(0223)sibumdata.mdb"; 
     MEMOSIZE=50; 
RUN;
PROC IMPORT OUT= d.gagu 
            DATATABLE = "가구" 
            DBMS=ACCESS2000 REPLACE;
     DATABASE="C:\Rcensus\raw(pc2)\sibum\(0223)sibumdata.mdb"; 
     MEMOSIZE=50; 
RUN;
PROC IMPORT OUT= d.jutak 
            DATATABLE = "주택" 
            DBMS=ACCESS2000 REPLACE;
     DATABASE="C:\Rcensus\raw(pc2)\sibum\(0223)sibumdata.mdb"; 
     MEMOSIZE=50; 
RUN;

DATA d.myungbu1; set d.myungbu;
gakey1 = compress(CP_CD, ' ')||

 compress(CDW_CD, ' ')||compress(TTB_CD, ' ')||compress(ED_NUM, ' ')||
 compress(HU_NUM, ' ')||compress(HHD_NUM, ' ');

RUN;
DATA d.gaguwon1; set d.gaguwon;

gakey1 = compress(CP_CD, ' ')||
 compress(CDW_CD, ' ')||compress(TTB_CD, ' ')||compress(ED_NUM, ' ')||
 compress(HU_NUM, ' ')||compress(HHD_NUM, ' ');

RUN;
DATA d.gagu1; set d.gagu;

gakey1 = compress(CP_CD, ' ')||
 compress(CDW_CD, ' ')||compress(TTB_CD, ' ')||compress(ED_NUM, ' ')||
 compress(HU_NUM, ' ')||compress(HHD_NUM, ' ');

RUN;
DATA d.jutak1; set d.jutak;

gakey1 = compress(CP_CD, ' ')||
 compress(CDW_CD, ' ')||compress(TTB_CD, ' ')||compress(ED_NUM, ' ')||
 compress(HU_NUM, ' ')||compress(HHD_NUM, ' ');

RUN;
/*******************************************************/
/*** 가구명부의 검증 ***/
PROC SQL;

CREATE TABLE d.check01 AS
SELECT distinct gakey1, count(*) from d.myungbu1
group by gakey1;

QUIT;
RUN;

data d.err1; set d.check01;
if _temg001 >1 then output d.err1;

run;

PROC SQL;
CREATE TABLE d.check02 AS
SELECT distinct surv_area_nm, count(*) from d.myungbu1
group by surv_area_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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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T;
RUN;
PROC SQL;

CREATE TABLE d.check03 AS
SELECT distinct ED_PRPT_CD, count(*) from d.myungbu1
group by ED_PRPT_CD;

QUIT;
RUN;
/********************************************************/
data d.myungbu2; set d.myungbu1;

keep gakey1 HHD_LTNM_ID;
keep ED_PRPT_CD CP_CD CDW_CD TTB_CD ED_NUM HU_NUM HHD_NUM;
keep AH_NM DONG_CNT DR_CNT FLR_CNT HOHL_NM;
keep HSNB_ADDR LGLD_NM LGLD_MAIN_CD ADMIN_VILL_CD ADMIN_VILL_NM;
keep HOHL_NM MAN_HM_CNT WMAN_HM_CNT HHD_DIV_CD HU_KIND_CD 

SURV_MTHD_CD UH_YN;
keep SURV_AREA_NM;

run;

data d.gaguwon2; set d.gaguwon1;
keep gakey1 HHD_LTNM_ID HM_SN;
keep ED_PRPT_CD CP_CD CDW_CD TTB_CD ED_NUM HU_NUM HHD_NUM;
keep C1 C2 C3 C4 C5 C6 C7 C8 C27-C30 C31-C34;

run;
data d.gagu2; set d.gagu1;

keep gakey1 HHD_LTNM_ID;
keep ED_PRPT_CD CP_CD CDW_CD TTB_CD ED_NUM HU_NUM HHD_NUM;
keep C1 C2 C7-C9 C77 C78 C87 C88;

run;
data d.jutak2; set d.jutak1;

keep gakey1 HHD_LTNM_ID;
keep ED_PRPT_CD CP_CD CDW_CD TTB_CD ED_NUM HU_NUM HHD_NUM;
keep C1 C2 C4 C6-C8 C9 C10-C12;

run;

data d.myungbu3; set d.myungbu2;
tot_hm_cnt = MAN_HM_CNT + WMAN_HM_CNT;

run;

DATA d.gaguwon3; SET d.gaguwon2;
RENAME  C1 = name 

C2 = sex C3=age C4=birth_year C5=birth_month C6=birth_day 
C7=calendar_chk

    C8 = relation_household
C27 = year_living_place        C28 = year_living_city_code 
C29 = year_living_sigungu_code C30 = year_living_county_code
C31 = old_living_place         C32 = old_living_city_code 
C33 = old_living_sigungu_code  C34 = old_living_county_code;

RUN;
DATA d.gagu3; SET d.gagu2;

RENAME C1 = house_type   C2 = living_term
C7 = building_no  C8 = living_storey_type C9 = living_storey_no 

C77 = jugeo_type1 C78 = possession_type
C87 = taji_own    C88 = juin_yn;

RUN;
DATA d.jutak3; SET d.jutak2;

RENAME C1 = place_type1 C2 = place_type2
C4 = jutak_sm 
C6 = room_num C7 = livingroom_num C8 = dinningroom_num
C9 = building_year

    C10 = kitchen_num C11 = toilet_num C12 =  entrance_num;
RUN;
PROC SQL;

CREATE TABLE d.ju_check01 AS
SELECT distinct place_type1, count(*) from d.jutak3
group by place_type1;

QUIT;
RUN;

PROC SORT DATA = d.myungbu3 nodup out = d.bu01; by HHD_LTNM_ID; run;
PROC SORT DATA = d.gaguwon3 nodup out = d.won01; by HHD_LTNM_ID; run;
PROC SORT DATA = d.gagu3 nodup out = d.gu01; by HHD_LTNM_ID;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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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 SORT DATA = d.jutak3 nodup out = d.tak01; by HHD_LTNM_ID; run;
data d.sibum01; merge d.bu01 d.won01 d.gu01 d.tak01; by HHD_LTNM_ID; run;

data d.foreign01 d.sibum02; set d.sibum01;
if SURV_AREA_NM = '외국인' then output d.foreign01;
else output d.sibum02;

run;
PROC SQL;

CREATE TABLE d.ch_for01 AS
SELECT distinct gakey1, count(*) from d.foreign01
group by gakey1;

QUIT;
RUN;

data d.sibum021; set d.sibum02;
if birth_month = '0' then birth_month = ' ';
if relation_household = '0' then relation_household = ' ';

run;

data d.non01 d.non02 d.sibum03; set d.sibum021;
if tot_hm_cnt < 1 & hm_sn < 1 then output d.non01;
else if name = ' ' & sex = ' ' & age = ' ' & birth_year = ' ' & birth_month = ' ' &

       birth_day = ' ' & calendar_chk = ' ' & relation_household = ' ' & 
       year_living_place = ' ' & year_living_city_code = ' ' &

   year_living_sigungu_code = ' ' & year_living_county_code = ' ' & 
   old_living_place = ' ' & old_living_city_code = ' ' & 
   old_living_sigungu_code = ' ' & old_living_county_code = ' ' & 
   house_type = ' ' & building_no = ' ' & living_storey_type = ' ' & 

       living_storey_no = ' ' & jugeo_type1 = ' ' & possession_type = ' ' & 
   taji_own = ' ' & juin_yn = ' ' & 
   /*place_type1 = ' ' & */ place_type2 = ' ' & 
   jutak_sm = ' ' & room_num = ' ' & livingroom_num = ' ' & 

       dinningroom_num = ' ' & /*building_year = ' ' & */
   kitchen_num = ' ' & toilet_num = ' ' & entrance_num= ' ' 

     then output d.non02;
 else output d.sibum03;

RUN;
data d.non03; set d.non01 d.non02; run;

data d.non04 d.suv01; set d.non03;
if place_type1 ^= ' ' & jutak_sm ^= ' ' & building_year ^= ' ' 
then output d.suv01;
else output d.non04;

run;

data d.sibum04; set d.sibum03 d.suv01; run;

data d.sibum05(drop = s1);  set d.sibum04; 
length san $4 san2 $1 s1 $10;
if hsnb_addr=" "  then do;
   bonbun="0000";
   bubun ="0000";     end;
else if substr(compress(hsnb_addr, ' '),1,2) = "산" then do;  ***** 산번지 처리   *****;
 s1 = substr(hsnb_addr,3,10);
 s2 = index(s1,'-');
 s3 = substr(s1,1,s2 - 1);  **산본번 **;
 s4 = substr(s1,s2+ 1,4); **산부번 **;
 san = substr(compress(hsnb_addr, ' '),1,2);

   if index(s1,'-') >0 then do;
           if      length(s3)=1 then bonbun="000"||s3; 
           else if length(s3)=2 then bonbun="00"||s3;
           else if length(s3)=3 then bonbun="0"||s3;
        else if length(s3)=4 then bonbun=s3;
           else bonbun ="0000";
     
           if      length(s4)=1 then bubun="000"||s4; 
           else if length(s4)=2 then bubun="00"||s4;
        else if length(s4)=3 then bubun="0"||s4;
        else if length(s4)=4 then bubun=s4;
           else  bubun="0000"; 
                            end;
else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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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6 = compress(s1);
     if      length(b6)=1 then bonbun="000"||b6; 
     else if length(b6)=2 then bonbun="00"||b6;
     else if length(b6)=3 then bonbun="0"||b6;
  else if length(b6)=4 then bonbun=b6;
     else bonbun="0000";
     bubun="0000"; 
            end;

if san = '산' then san2 = '0';
else san2 = '1';

                 end;
 ***** 번지  처리   ******;
else       do;                           
 b1 = index(hsnb_addr,"-");
 b4 = substr(hsnb_addr,1,b1 - 1);  * 본번 **;
 b5 = substr(hsnb_addr,b1  + 1,4); * 부번 **;
 if index(hsnb_addr,'-') >0 then do;

  if b4 ^=" " & b5="" then  do;
               bubun="0000";
              if      length(b4)=1 then bonbun="000"||b4; 
              else if length(b4)=2 then bonbun="00"||b4;
              else if length(b4)=3 then bonbun="0"||b4;
           else if length(b4)=4 then bonbun=b4;
              else bonbun ="0000";
                            end;

  else do;
     if  length(B4)=1 then bonbun="000"||B4; 
     else if length(B4)=2 then bonbun="00"||B4;
     else if length(B4)=3 then bonbun="0"||B4;
     else if length(B4)=4 then  bonbun= b4;
      else bonbun= "0000";

     if length(b5)=1 then bubun="000"||b5; 
     else if length(b5)=2 then bubun="00"||b5;
     else if length(b5)=3 then bubun="0"||b5;
  else if length(b5)=4 then bubun = b5;
  else  bubun="0000";
        end;
                                  end;    
 else  do;   ***  번만 있음 :123 ***;
       b7 = compress(hsnb_addr," ");
          if      length(B7)=1 then bonbun="000"||B7; 
         else if length(B7)=2 then bonbun="00"||B7;
         else if length(B7)=3 then bonbun="0"||B7;
   else if length(B7)=4 then bonbun=B7;
   else bonbun="0000";
   bubun= "0000";
       end;
         end;
  *** if bonbun=" " or bubun =" ";  ***;
run;
data d.sibum06(drop = san2); set d.sibum05;
length bubcode1 $10;

san1 = san2;
bun1 = bonbun;
ji1 = bubun;

if length(LGLD_MAIN_CD) = 19 then do;
bubcode1 = substr(LGLD_MAIN_CD, 1, 10);

end;
    if bun1 = ' ' & length(LGLD_MAIN_CD) = 19 then do;

san1 = substr(LGLD_MAIN_CD, 11, 1);
bun1 = substr(LGLD_MAIN_CD, 12, 4);
ji1 = substr(LGLD_MAIN_CD, 16, 4);

end;
if bubcode1 = ' ' then do;

if LGLD_NM = '원내동' & substr(gakey1,1,7) = '2504051' then bubcode1 = '3020010100';
if LGLD_NM = '교촌동' & substr(gakey1,1,7) = '2504051' then bubcode1 = '3020010200';
if LGLD_NM = '대정동' & substr(gakey1,1,7) = '2504051' then bubcode1 = '3020010300';
if LGLD_NM = '용계동' & substr(gakey1,1,7) = '2504051' then bubcode1 = '3020010400';
if LGLD_NM = '학하동' & substr(gakey1,1,7) = '2504051' then bubcode1 = '30200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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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LGLD_NM = '계산동' & substr(gakey1,1,7) = '2504051' then bubcode1 = '3020010600';
if LGLD_NM in ('오관리', '오관10', '오관10리', '오관11리', '오관12리',

'오관1리', '오관2', '오관2리', '오관3', '오관3리', '오관4리',
'오관5리', '오관6리', '오관7리', '오관8리', '오관9리', '오관리3')

& substr(gakey1,1,7) = '3436011' then bubcode1 = '4480025021';
if LGLD_NM in ('대교리', '대교1', '대교1리', '대교2리', '대교3구', '대교3리',

       '대교4', '대교4리', '대교리3구', '대교리4리')
& substr(gakey1,1,7) = '3436011' then bubcode1 = '4480025022';

if LGLD_NM in ('소향리', '소향1구', '소향1리', '소향2구', '소향2리', '소향3리',
'소향리2구', '소향리3구') 

& substr(gakey1,1,7) = '3436011' then bubcode1 = '4480025023';
if LGLD_NM in ('월산리', '월산1', '월산1리', '월산2리', '월산3리')
& substr(gakey1,1,7) = '3436011' then bubcode1 = '4480025024';
if LGLD_NM in ('옥암리', '옥암1리', '옥암2', '옥암2리', '옥암3', '옥암3리')
& substr(gakey1,1,7) = '3436011' then bubcode1 = '4480025025';
if LGLD_NM in ('남장리', '남장1리', '남장2리', '남장3리', '남장리1') & substr(gakey1,1,7) = '3436011'

then bubcode1 = '4480025026';
if LGLD_NM in ('학계리', '학게1리', '학계1', '학계1리', '학계1릴', '학계2리')
& substr(gakey1,1,7) = '3436011' then bubcode1 = '4480025027';
if LGLD_NM = '신성리' & substr(gakey1,1,7) = '3436011' then bubcode1 = '4480025028';
if LGLD_NM = '송월리' & substr(gakey1,1,7) = '3436011' then bubcode1 = '4480025029';
if LGLD_NM in ('고암리', '고암1리', '고암2', '고암3', '고암3리', '고암4리', '고암5리', '고암2리')
   & substr(gakey1,1,7) = '3436011' then bubcode1 = '4480025030';
if LGLD_NM in ('내법리', '내법2구', '내법리 내기', '내법리 법수', '내법리2구',

'내법리법수') & substr(gakey1,1,7) = '3436011' then bubcode1 = '4480025031';
if LGLD_NM in ('구룡리', '구룡리동구', '구룡리서구', '구룡(동구)')
   & substr(gakey1,1,7) = '3436011' then bubcode1 = '4480025032';
if LGLD_NM = '광천읍' & substr(gakey1,1,7) = '3436012' then bubcode1 = '4480025300';
if LGLD_NM in ('신진리', '신진1리', '신진2리', '신진리1리')& substr(gakey1,1,7) = '3436012' t h e n 
bubcode1 = '4480025321';
end;
run;

data d.sibum07; set d.sibum06;
hangcode1 = compress(CP_CD, ' ')||compress(CDW_CD, ' ')||compress(TTB_CD, ' ');
bld_nm1 = ah_nm;
dong_titl1 = dong_cnt;
ho_nm1 = dr_cnt;

run;
DATA d.sibum08; SET d.sibum07;

length dong2_titl1 $50;
if length(ho_nm1) = 3 then ho2_nm1 = substr(ho_nm1, 3, 1);
if length(ho_nm1) = 4 then ho2_nm1 = substr(ho_nm1, 4, 1);
if dong_titl1 in ('가동', '101동', '1001동', 'A동', '1동') then dong2_titl1 = '1';
if dong_titl1 in ('나동' , '102동', '1002동', 'B동', '2동') then dong2_titl1 = '2';
if dong_titl1 in ('다동', '103동', '1003동', 'C동', '3동') then dong2_titl1 = '3';
if dong_titl1 in ('라동', '104동', '1004동', 'D동', '4동') then dong2_titl1 = '4';
if dong_titl1 in ('마동', '105동', '1005동', 'E동', '5동') then dong2_titl1 = '5';
if dong_titl1 in ('바동', '106동', '1006동', 'F동', '6동') then dong2_titl1 = '6';
if dong_titl1 in ('사동', '107동', '1007동', 'G동', '7동') then dong2_titl1 = '7';
if dong_titl1 in ('108동', '8동') then dong2_titl1 = '8';
if dong_titl1 in ('109동', '9동') then dong2_titl1 = '9';
if dong_titl1 in ('110동', '10동') then dong2_titl1 = '10';
if dong_titl1 in ('111동', '111', '11동') then dong2_titl1 = '11';
if dong_titl1 in ('112동', '12동') then dong2_titl1 = '12';
if dong_titl1 in ('113동', '13동') then dong2_titl1 = '13';
if dong_titl1 in ('114동', '14동') then dong2_titl1 = '14';
if dong_titl1 in ('115동', '15동') then dong2_titl1 = '15';
if dong_titl1 in ('16동') then dong2_titl1 = '16';
if dong_titl1 in ('17동') then dong2_titl1 = '17';
if dong_titl1 in ('18동') then dong2_titl1 = '18';
if dong_titl1 in ('19동') then dong2_titl1 = '19';
if DONG_TITL1 ^= ' ' & dong2_titl1 = ' ' then dong2_titl1 = COMPRESS(DONG_TITL1, '동

');
if ho_nm1 ^=' ' & ho2_nm1 = ' ' then ho2_nm1 = ho_nm1;

RUN;

proc sort data = d.sibum08 nodupkey out = d.won02; by HHD_LTNM_ID HM_SN; run;
proc sort data = d.sibum08 nodupkey out = d.gu02; by HHD_LTNM_ID; run;
proc sort data = d.sibum08 nodupkey out = d.tak02; by CP_CD CDW_CD TTB_CD ED_NUM 
HU_NUM; run;

DATA d.won03; set d.won02;
key = compress(HHD_LTNM_ID, ' ')||'-'||compress(hm_sn, ' ');
if san1 = ' ' then san1 = '1';
if length(birth_year) = 2 then birth_year = '19'||compress(birth_yea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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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birth_month = ' ' then birth_month = '00';
if length(birth_month) = 1 then birth_month = '0'||compress(birth_month, ' ');

    if length(relation_household) = 1 
then relation_household = '0'||compress(relation_household, ' ');
if birth_month = '00' then birth_month = ' ';
if relation_household = '0' then relation_household = ' ';

RUN;

DATA d.raw_link_won; set d.won03;
name1 = substr(name,1,2); name2 = substr(name,3,10);
birth_year11 = birth_year+1; birth_year12 = birth_year-1;
birth_year21 = birth_year+2; birth_year22 = birth_year-2;
birth_year31 = birth_year+3; birth_year32 = birth_year-3;
if hm_sn = . & name = ' ' & birth_year = ' ' & birth_month = ' ' & 

sex = ' ' & relation_household = ' ' then delete;
if HHD_LTNM_ID = '153726' & name = '김OO' then delete;
drop b1 b4 b5 b6 b7 s2 s3 s4;

RUN;

DATA d.link_won; set d.raw_link_won;
 keep KEY HHD_LTNM_ID hm_sn bubcode1 bld_nm1 san1 bun1 ji1 dong_titl1 ho_nm1 

  dong2_titl1 ho2_nm1;
 keep name birth_year birth_month sex relation_household;
 keep name1 name2 birth_year11 birth_year12 birth_year21 birth_year22
      birth_year31 birth_year32;

RUN;

PROC EXPORT DATA=d.raw_link_won
 OUTTABLE = "sibum_ingu_raw"

         DBMS=ACCESS2000 REPLACE;
DATABASE = "C:\Rcensus\outdata(pc2)\sibum\sibum_ingu_raw.mdb";

RUN;

/*** 중복 제거 후 파일 재정비 ***/
PROC IMPORT OUT= d.re_won1
            DATATABLE = "(0713)sibum_ingu_raw" 
            DBMS=ACCESS2000 REPLACE;
     DATABASE="C:\Rcensus\raw(pc2)\sibum\(0713)sibum_ingu_raw.mdb"; 
     MEMOSIZE=50; 
RUN;

data d.re_won2; set d.re_won1(drop = gaguwonsu);
run;

PROC SQL;
CREATE TABLE d.wcount01 AS
SELECT distinct HHD_LTNM_ID, count(*) from d.re_won2
group by HHD_LTNM_ID;

QUIT;

proc sort data = d.re_won2; by HHD_LTNM_ID; run;
proc sort data = d.wcount01; by HHD_LTNM_ID; run;
data d.re_raw_won; merge d.re_won2(in=a1) d.wcount01(in=b1); by HHD_LTNM_ID;

if a1;
rename _temg001 = gaguwonsu;

run;

PROC EXPORT DATA=d.re_raw_won
 OUTTABLE = "sibum_ingu_raw"

         DBMS=ACCESS2000 REPLACE;
DATABASE = 

"C:\Rcensus\outdata(pc2)\sibum\sibum_reingu_raw.mdb";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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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시범 행조사 료  프 그램

시범 행조사 자료 주택부문의 자료를 읽어들여 처리하는 부분이다.

LIBNAME D "C:\Rcensus\data\시범예행조사\주택"

PROC IMPORT OUT= d.myungbu 

            DATATABLE = "가구명부" 

            DBMS=ACCESS2000 REPLACE;

     DATABASE="C:\Rcensus\raw\sibum\(0223)sibumdata.mdb" 

     MEMOSIZE=50 

RUN

PROC IMPORT OUT= d.gaguwon 

            DATATABLE = "가구원"

            DBMS=ACCESS2000 REPLACE;

     DATABASE="C:\Rcensus\raw\sibum\(0223)sibumdata.mdb" 

     MEMOSIZE=50 

RUN

PROC IMPORT OUT= d.gagu 

            DATATABLE = "가구" 

            DBMS=ACCESS2000 REPLACE;

     DATABASE="C:\Rcensus\raw\sibum\(0223)sibumdata.mdb" 

     MEMOSIZE=50 

RUN

PROC IMPORT OUT= d.jutak 

            DATATABLE = "주택" 

            DBMS=ACCESS2000 REPLACE;

     DATABASE="C:\Rcensus\raw\sibum\(0223)sibumdata.mdb" 

     MEMOSIZE=50 

RUN

DATA d.myungbu1; set d.myungbu;

gakey1 = compress(CP_CD, ' ')||

 compress(CDW_CD, ' ')||compress(TTB_CD, ' ')||compress(ED_NUM, ' ')||

 compress(HU_NUM, ' ')||compress(HHD_NUM, ' ');

RUN

DATA d.gaguwon1; set d.gaguwon;

gakey1 = compress(CP_CD, ' ')||

 compress(CDW_CD, ' ')||compress(TTB_CD, ' ')||compress(ED_NUM, ' ')||

 compress(HU_NUM, ' ')||compress(HHD_NUM, ' ');

RUN

DATA d.gagu1; set d.gagu;

gakey1 = compress(CP_CD, ' ')||

 compress(CDW_CD, ' ')||compress(TTB_CD, ' ')||compress(ED_NUM, ' ')||

 compress(HU_NUM, ' ')||compress(HHD_NUM, ' ');

RUN

DATA d.jutak1; set d.jutak;

gakey1 = compress(CP_CD, ' ')||

 compress(CDW_CD, ' ')||compress(TTB_CD, ' ')||compress(ED_NUM, ' ')||

 compress(HU_NUM, ' ')||compress(HHD_NUM, ' ');

RUN

/*******************************************************/

/*** 가구명부의 검증 ***/

PROC SQL

CREATE TABLE d.check01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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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 distinct gakey1, count(*) from d.myungbu1

group by gakey1;

QUIT

RUN

data d.err1; set d.check01;

if _temg001 >1 then output d.err1;

run

PROC SQL

CREATE TABLE d.check02 AS

SELECT distinct surv_area_nm, count(*) from d.myungbu1

group by surv_area_nm;

QUIT

RUN

PROC SQL

CREATE TABLE d.check03 AS

SELECT distinct ED_PRPT_CD, count(*) from d.myungbu1

group by ED_PRPT_CD;

QUIT

RUN

/********************************************************/

data d.myungbu2; set d.myungbu1;

keep gakey1 HHD_LTNM_ID;

keep ED_PRPT_CD CP_CD CDW_CD TTB_CD ED_NUM HU_NUM HHD_NUM;

keep AH_NM DONG_CNT DR_CNT FLR_CNT;

keep HSNB_ADDR LGLD_NM LGLD_MAIN_CD ADMIN_VILL_CD ADMIN_VILL_NM;

keep HOHL_NM MAN_HM_CNT WMAN_HM_CNT HHD_DIV_CD HU_KIND_CD UH_YN;

keep SURV_AREA_NM SURV_MTHD_CD;

run

data d.gaguwon2; set d.gaguwon1;

keep gakey1 HHD_LTNM_ID HM_SN;

keep ED_PRPT_CD CP_CD CDW_CD TTB_CD ED_NUM HU_NUM HHD_NUM;

keep C1 C2 C3 C4 C5 C6 C7 C8 C27-C30 C31-C34;

run

data d.gagu2; set d.gagu1;

keep gakey1 HHD_LTNM_ID;

keep ED_PRPT_CD CP_CD CDW_CD TTB_CD ED_NUM HU_NUM HHD_NUM;

keep C1 C7-C9 C77 C78 C87 C88;

run

data d.jutak2; set d.jutak1;

keep gakey1 HHD_LTNM_ID;

keep ED_PRPT_CD CP_CD CDW_CD TTB_CD ED_NUM HU_NUM HHD_NUM;

keep C1 C2 C4 C6-C8 C9 C10-C12;

run

data d.myungbu3; set d.myungbu2;

tot_hm_cnt = MAN_HM_CNT + WMAN_HM_CNT;

run

DATA d.gaguwon3; SET d.gaguwon2;

RENAME  C1 = name 

C2 = sex C3=age C4=birth_year C5=birth_month C6=birth_day 

C7=calendar_c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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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8 = relation_household

C27 = year_living_place        C28 = year_living_city_code 

C29 = year_living_sigungu_code C30 = year_living_county_code

C31 = old_living_place         C32 = old_living_city_code 

C33 = old_living_sigungu_code  C34 = old_living_county_code;

RUN

DATA d.gagu3; SET d.gagu2;

RENAME C1 = house_type 

C7 = building_no  C8 = living_storey_type C9 = living_storey_no 

C77 = jugeo_type1 C78 = possession_type

C87 = taji_own    C88 = juin_yn;

RUN

DATA d.jutak3; SET d.jutak2;

RENAME C1 = place_type1 C2 = place_type2

C4 = jutak_sm 

C6 = room_num C7 = livingroom_num C8 = dinningroom_num

C9 = building_year

    C10 = kitchen_num C11 = toilet_num C12 =  entrance_num;

RUN

PROC SORT DATA = d.myungbu3 nodup out = d.bu01; by HHD_LTNM_ID; run

PROC SORT DATA = d.gaguwon3 nodup out = d.won01; by HHD_LTNM_ID; run

PROC SORT DATA = d.gagu3 nodup out = d.gu01; by HHD_LTNM_ID; run

PROC SORT DATA = d.jutak3 nodup out = d.tak01; by HHD_LTNM_ID; run

data d.sibum01; merge d.bu01 d.won01 d.gu01 d.tak01; by HHD_LTNM_ID; run

data d.foreign01 d.sibum02; set d.sibum01;

if SURV_AREA_NM = '외국인' then output d.foreign01;

else output d.sibum02;

run

PROC SQL

CREATE TABLE d.ch_for01 AS

SELECT distinct gakey1, count(*) from d.foreign01

group by gakey1;

QUIT

RUN

data d.sibum021; set d.sibum02;

if birth_month = '0' then birth_month = ' '

if relation_household = '0' then relation_household = ' '

run

data d.non01 d.non02 d.sibum03; set d.sibum021;

if tot_hm_cnt < 1 & hm_sn < 1 then output d.non01;

else if name = ' ' & sex = ' ' & age = ' ' & birth_year = ' ' & birth_month = ' ' &

       birth_day = ' ' & calendar_chk = ' ' & relation_household = ' ' & 

       year_living_place = ' ' & year_living_city_code = ' ' &

   year_living_sigungu_code = ' ' & year_living_county_code = ' ' & 

   old_living_place = ' ' & old_living_city_code = ' ' & 

   old_living_sigungu_code = ' ' & old_living_county_code = ' ' & 

   house_type = ' ' & building_no = ' ' & living_storey_type = ' ' & 

       living_storey_no = ' ' & jugeo_type1 = ' ' & possession_type = ' ' & 

   taji_own = ' ' & juin_yn = ' ' & 

   /*place_type1 = ' ' & */ place_type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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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tak_sm = ' ' & room_num = ' ' & livingroom_num = ' ' & 

       dinningroom_num = ' ' & /*building_year = ' ' & */

   kitchen_num = ' ' & toilet_num = ' ' & entrance_num= ' ' 

     then output d.non02;

 else output d.sibum03;

RUN

data d.non03; set d.non01 d.non02; run

data d.non04 d.suv01; set d.non03;

if place_type1 ^= ' ' & jutak_sm ^= ' ' & building_year ^= ' ' 

then output d.suv01;

else output d.non04;

run

data d.sibum04; set d.sibum03 d.suv01; run

data d.sibum05(drop = s1);  set d.sibum04; 

length san $4 san2 $1 s1 $10

if hsnb_addr=" "  then do

   bonbun="0000"

   bubun ="0000"     end

else if substr(compress(hsnb_addr, ' '),1,2) = "산" then do  ***** 산번지 처리   *****;

 s1 = substr(hsnb_addr,3,10);

 s2 = index(s1,'-');

 s3 = substr(s1,1,s2 - 1);  **산본번 **;

 s4 = substr(s1,s2+ 1,4); **산부번 **;

 san = substr(compress(hsnb_addr, ' '),1,2);

   if index(s1,'-') >0 then do

           if      length(s3)=1 then bonbun="000"||s3; 

           else if length(s3)=2 then bonbun="00"||s3;

           else if length(s3)=3 then bonbun="0"||s3;

        else if length(s3)=4 then bonbun=s3;

           else bonbun ="0000"

     

           if      length(s4)=1 then bubun="000"||s4; 

           else if length(s4)=2 then bubun="00"||s4;

        else if length(s4)=3 then bubun="0"||s4;

        else if length(s4)=4 then bubun=s4;

           else  bubun="0000" 

                            end

else    do

     b6 = compress(s1);

     if      length(b6)=1 then bonbun="000"||b6; 

     else if length(b6)=2 then bonbun="00"||b6;

     else if length(b6)=3 then bonbun="0"||b6;

  else if length(b6)=4 then bonbun=b6;

     else bonbun="0000"

     bubun="0000" 

            end

if san = '산' then san2 = '0'

else san2 = '1'

                 end

 ***** 번지  처리   ******;

else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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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1 = index(hsnb_addr,"-");

 b4 = substr(hsnb_addr,1,b1 - 1);  * 본번 **;

 b5 = substr(hsnb_addr,b1  + 1,4); * 부번 **;

 if index(hsnb_addr,'-') >0 then do

  if b4 ^=" " & b5="" then  do

               bubun="0000"

              if      length(b4)=1 then bonbun="000"||b4; 

              else if length(b4)=2 then bonbun="00"||b4;

              else if length(b4)=3 then bonbun="0"||b4;

           else if length(b4)=4 then bonbun=b4;

              else bonbun ="0000"

                            end

  else do

     if  length(B4)=1 then bonbun="000"||B4; 

     else if length(B4)=2 then bonbun="00"||B4;

     else if length(B4)=3 then bonbun="0"||B4;

     else if length(B4)=4 then  bonbun= b4;

      else bonbun= "0000"

     if length(b5)=1 then bubun="000"||b5; 

     else if length(b5)=2 then bubun="00"||b5;

     else if length(b5)=3 then bubun="0"||b5;

  else if length(b5)=4 then bubun = b5;

  else  bubun="0000"

        end

                                  end    

 else  do   ***  번만 있음 :123 ***;

       b7 = compress(hsnb_addr," ");

          if      length(B7)=1 then bonbun="000"||B7; 

         else if length(B7)=2 then bonbun="00"||B7;

         else if length(B7)=3 then bonbun="0"||B7;

   else if length(B7)=4 then bonbun=B7;

   else bonbun="0000"

   bubun= "0000"

       end

         end

  *** if bonbun=" " or bubun =" ";  ***;

run

data d.sibum06(drop = san2); set d.sibum05;

length bubcode1 $10

san1 = san2;

bun1 = bonbun;

ji1 = bubun;

if length(LGLD_MAIN_CD) = 19 then do

bubcode1 = substr(LGLD_MAIN_CD, 1, 10);

end

    if bun1 = ' ' & length(LGLD_MAIN_CD) = 19 then do

san1 = substr(LGLD_MAIN_CD, 11, 1);

bun1 = substr(LGLD_MAIN_CD, 12, 4);

ji1 = substr(LGLD_MAIN_CD, 16, 4);

end

if bubcode1 = ' ' then do

if LGLD_NM = '원내동' & substr(gakey1,1,7) = '2504051' then bubcode1 = '3020010100'



131

if LGLD_NM = '교촌동' & substr(gakey1,1,7) = '2504051' then bubcode1 = '3020010200'

if LGLD_NM = '대정동' & substr(gakey1,1,7) = '2504051' then bubcode1 = '3020010300'

if LGLD_NM = '용계동' & substr(gakey1,1,7) = '2504051' then bubcode1 = '3020010400'

if LGLD_NM = '학하동' & substr(gakey1,1,7) = '2504051' then bubcode1 = '3020010500'

if LGLD_NM = '계산동' & substr(gakey1,1,7) = '2504051' then bubcode1 = '3020010600'

if LGLD_NM = '성북동' & substr(gakey1,1,7) = '2504051' then bubcode1 = '3020010700'

if LGLD_NM = '세동' & substr(gakey1,1,7) = '2504051' then bubcode1 = '3020010800'

if LGLD_NM = '원신흥동' & substr(gakey1,1,7) = '2504053' then bubcode1 = '3020011400'

if LGLD_NM = '상대동' & substr(gakey1,1,7) = '2504053' then bubcode1 = '3020011500'

if LGLD_NM = '장대동' & substr(gakey1,1,7) = '2504054' then bubcode1 = '3020011700'

if LGLD_NM = '노은동' & substr(gakey1,1,7) = '2504054' then bubcode1 = '3020011900'

if LGLD_NM = '죽동' & substr(gakey1,1,7) = '2504054' then bubcode1 = '3020012100'

if LGLD_NM in ('궁동', '궁동4') & substr(gakey1,1,7) = '2504054' then bubcode1 = 

'3020012200'

end; run;

data d.sibum07; set d.sibum06;

hangcode1 = compress(CP_CD, ' ')||compress(CDW_CD, ' ')||compress(TTB_CD);

bld_nm1 = ah_nm;

dong_titl1 = dong_cnt;

ho_nm1 = dr_cnt;

run

DATA d.sibum08; SET d.sibum07;

if length(ho_nm1) = 3 then ho2_nm1 = substr(ho_nm1, 3, 1);

if length(ho_nm1) = 4 then ho2_nm1 = substr(ho_nm1, 4, 1);

if ho_nm1 ^=' ' & ho2_nm1 = ' ' then ho2_nm1 = ho_nm1;

RUN

proc sort data = d.sibum08 nodupkey out = d.gu02; by HHD_LTNM_ID; run

/**********************************************************************/

DATA d.gu03; set d.gu02;

keep HHD_LTNM_ID;

keep bubcode1 bld_nm1 bun1 ji1 dong_titl1 ho_nm1;

keep house_type  building_no  living_storey_type living_storey_no 

 jugeo_type1 possession_type taji_own juin_yn;

RUN

proc sort data = d.sibum08 nodup out = d.tak02; 

by CP_CD CDW_CD TTB_CD ED_NUM HU_NUM HHD_NUM; run

DATA d.tak03; SET d.tak02;

keep HHD_LTNM_ID gakey1 ED_PRPT_CD;

KEEP CP_CD CDW_CD TTB_CD ED_NUM HU_NUM HHD_NUM;

keep bubcode1 hangcode1 bld_nm1 san1 bun1 ji1 dong_titl1 ho_nm1 ho2_nm1;

keep place_type1 place_type2 jutak_sm room_num livingroom_num dinningroom_num

 building_year kitchen_num toilet_num entrance_num;

RUN

proc sort data = d.tak03 nodup out = d.tak031; 

by CP_CD CDW_CD TTB_CD ED_NUM HU_NUM HHD_NUM; run

PROC SQL

CREATE TABLE d.check04 AS

SELECT distinct CP_CD, CDW_CD, TTB_CD, ED_NUM, HU_NUM, count(*) from d.tak031

group by CP_CD, CDW_CD, TTB_CD, ED_NUM, HU_NUM;

QUIT;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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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d.err1 d.out1; set d.check04;

if _temg001 >1 then output d.err1;

else output d.out1;

run

DATA d.gu041; set d.gu03;

keep HHD_LTNM_ID juin_yn;

run

 

data d.tak042; merge d.err1(in=a1) d.tak031(in=b1); 

by CP_CD CDW_CD TTB_CD ED_NUM HU_NUM;

if a1;

run

proc sort data = d.tak042; by HHD_LTNM_ID; run

proc sort data = d.gu041; by HHD_LTNM_ID; run

data d.tak043; merge d.tak042(in=a1) d.gu041(in=b1); by HHD_LTNM_ID;

if a1;

run

proc sort data = d.tak043; by CP_CD CDW_CD TTB_CD ED_NUM HU_NUM HHD_NUM; run

PROC EXPORT DATA=D.tak043

 OUTTABLE = "tak043"

         DBMS=ACCESS2000 REPLACE;

DATABASE = "C:\Rcensus\outdata\sibum\tak043.mdb"

RUN

PROC IMPORT OUT= d.tak043_1

            DATATABLE = "tak043_1"

            DBMS=ACCESS2000 REPLACE;

     DATABASE="C:\Rcensus\raw\geonchuck\sibum\tak043_1.mdb"

     MEMOSIZE=50 

RUN

data d.tak043_2; merge d.out1(in=a1) d.tak031(in=b1); 

by CP_CD CDW_CD TTB_CD ED_NUM HU_NUM;

if a1;

run

data d.tak05; set d.tak043_1 d.tak043_2; run

PROC SQL

CREATE TABLE d.check05 AS

SELECT distinct CP_CD, CDW_CD, TTB_CD, ED_NUM, HU_NUM, count(*) from d.tak05

group by CP_CD, CDW_CD, TTB_CD, ED_NUM, HU_NUM;

QUIT

RUN

data d.err1 d.out3; set d.check05;

if _temg001 >1 then output d.err1;

else output d.out3;

run

data d.tak06; set d.tak05;

if BLD_NM1 = 'SK허브 주상복합아파트' & dong_titl1 ^= ' ' & ho_nm1 = ' '

then ho_nm1 = compress(tranwrd(dong_titl1, '호',""), ' ');

if BLD_NM1 = '창조대칠성대' & dong_titl1 = '701호' 

then dong_titl1 =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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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BLD_NM1 = '창조대칠성대' & dong_titl1 = '702호' 

then dong_titl1 = '702'

if BLD_NM1 = '창조대칠성대' & dong_titl1 = '706호' 

then dong_titl1 = '706'

if bubcode1 ='3020014400' & bun1='0663' & ji1 ='0000' & dong_titl1 = '1102동' & 

   BLD_NM1='대덕테크노밸리11단' then BLD_NM1='대덕테크노밸리11단지'

if bubcode1 ='3020014600' & bun1='0668' & ji1 ='0000' & dong_titl1 = '309동' 

& BLD_NM1='대덕테크노빌3단지' then BLD_NM1='대덕테크노밸리3단지'

run

data d.ju_err4; set d.sibum08;

if (BLD_NM1 = '한빛아파트' & dong_titl1 = '136동' & ho_nm1 = '302' ) or 

   (BLD_NM1 = '한빛아파트' & dong_titl1 = '126동' & ho_nm1 = '303' )

then output d.ju_err4;

run

data d.tak07; set d.tak06;

if HHD_LTNM_ID in ('19864', '22624') then delete

if    0<  jutak_sm < 23.1 then group_sm = '01'

if 23.1<= jutak_sm <29.7 then group_sm = '02'

if 29.7<= jutak_sm <46.2 then group_sm = '03'

if 128.7<= jutak_sm <161.7 then group_sm = '07'

if 161.7<= jutak_sm <227.7 then group_sm = '08'

if 227.7<= jutak_sm <326.7 then group_sm = '09'

if jutak_sm >= 326.7 then group_sm = '10'

if building_year = '0' then building_year = ' '

if building_year = '1' then building_year = '01'

if building_year = '2' then building_year = '02'

if building_year = '3' then building_year = '03'

if building_year = '7' then building_year = '07'

if building_year = '8' then building_year = '08'

if building_year = '9' then building_year = '09'

run

DATA d.tak081; SET d.tak07;

length dong2_titl1 $50

key = compress(HHD_LTNM_ID);

if san1 = ' ' then san1 = '1'

if length(ho_nm1) = 3 then ho2_nm1 = substr(ho_nm1, 3, 1);

if length(ho_nm1) = 4 then ho2_nm1 = substr(ho_nm1, 4, 1);

if dong_titl1 in ('1차', '가', '가동', '101동', '1001동', 'A동', '1동') then dong2_titl1 = '1'

if dong_titl1 in ('나', '나동' , '102동', '1002동', 'B동', '2동') then dong2_titl1 = '2'

if dong_titl1 in ('다', '다동', '103동', '1003동', 'C동', '3동') then dong2_titl1 = '3'

if dong_titl1 in ('라', '라동', '104동', '1004동', 'D동', '4동') then dong2_titl1 = '4'

if dong_titl1 in ('108동', '8동') then dong2_titl1 = '8'

if dong_titl1 in ('109동', '9동') then dong2_titl1 = '9'

if dong_titl1 in ('110동', '10동') then dong2_titl1 = '10'

if dong_titl1 in ('111동', '111', '11동') then dong2_titl1 = '11'

if dong_titl1 in ('112동', '12동') then dong2_titl1 = '12'

if dong_titl1 in ('113동', '13동') then dong2_titl1 = '13'

if dong_titl1 in ('18동') then dong2_titl1 = '18'

if dong_titl1 in ('19동') then dong2_titl1 = '19'

if DONG_TITL1 ^= ' ' & dong2_titl1 = ' ' then dong2_titl1 = COMPRESS(DONG_TITL1,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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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ho_nm1 ^=' ' & ho2_nm1 = ' ' then ho2_nm1 = ho_nm1;

    drop _temg001 room_num livingroom_num dinningroom_num kitchen_num toilet_num 

entrance_num;

RUN

DATA d.tak08; SET d.tak081;

**주택종류 수작업으로 수정*********************************;

if key in('1417','2358','2547','3044','3068','3078','3358','4785','4855','5090','5321','6238',

'6396','7752','7898','8136','8543','10951','10975','12150','12288','12289','12449','13486',

'19892','20731','20783','20940','21079','21374','21388','21496','21589','21729','21886',

'21919','22225','22252','22430','24010','24735','24751','25130','25151','25438','25588',

'84250','84448','85169','88877','89300','89330','89551','89779','90160','90239','90683',

'91202','91232','92364','141193','141228','141273','141283','141299','141715','142600','142686','142818')

then do place_type1 = '2' place_type2 = ' ' end

if key 

in('13472','29855','33707','33752','34067','34137','34224','34418','34461','34907','35299','35534',

'87012','87063','99124','99320','119016','123145','143087','143089','143090','143091','143093',

'143095','143096','143101','143110','152485','152488','152491','152492','152493','152495','152496',

'152497','155716') then do place_type1='3' place_type2 = ' ' end

if key in('2434','3764','7290','7843','7866','9109','18785','54561','56236','60536','75389','82087',

'86594','108755','114566','127518','129343','152487','153300','153986','154712','157100','157125')

then do place_type1='4' place_type2 = ' ' end

if key 

in('6671','12242','19698','24078','24809','30032','30041','31346','52580','53080','53097','55505',

'118880','122269','125052','153077','158512','180628')then do 

place_type1='5' place_type2 = ' ' end

if key 

in('53264','63623','73662','73679','73681','77495','82520','87526','92862','95844','110337','157858')

then do place_type1 = '1' place_type2 = '1' end

if key in('120946','121096','150541') then do 

place_type1 = '1' place_type2 = '2' end 

if key ='153462' then do place_type1 = '1' place_type2 = '3' end 

if key ='127828' then do place_type1 = '9' place_type2 = '9' end

run;

DATA d.ju_err2 d.ju_err3 d.link_tak; SET d.tak08;

if ed_prpt_cd in ('3', '4', '5') then output d.ju_err2;

else if place_type1 in ('6', '7', '8', '9', '10') then output d.ju_err3;

else output d.link_tak;

run;

data d.link_tak_bld d.link_tak_null; set d.link_tak;

if bld_nm1 ^= ' ' then output d.link_tak_bld;

else output d.link_tak_null; run;

PROC EXPORT DATA=d.link_tak

 OUTTABLE = "sibum_raw_jutak"

         DBMS=ACCESS2000 REPLACE;

DATABASE = "C:\Rcensus\outdata\sibum\sibum_raw_jutak.mdb"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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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시범건축 대장_연계매크로 프로그램

/********************************/
*(1) ***연계키에 의한 연계방법들;
/********************************/
%inc "C:\Rcensus\program\Wizard\sibum_linkage_step.sas";
%inc "C:\Rcensus\program\시범예행조사_주택\(d34)시범건축물대장_연계function.sas";
/*************************/
/*** 관련 Libarary     ***/
/*************************/
LIBNAME C4 "C:\Rcensus\data\시범예행조사\주택";
LIBNAME D "C:\Rcensus\data\시범예행조사";

%macro step1;
data c4.r314; set d.LINK_TAK_bld(drop = gakey1); run;
data c4.t314; set d.link_gun_bld; run;
%bub_bl_bun_ji_do_ho_sm_by(a=1, b=r314, c=t314);
%dupcheck(a=1);
%bub_bl_bun_ji_do_ho_sm_by(a=1, b=r313, c=t313);
%sort1(a=1, b=11, c=12);
%comp1(a=15, f=11);

%mend step1;
%step1;

%macro step2;
%data(a=121, b=122, c=123, d=12, e=11);
%replace(a=11);
%bub_bl_bun_ji_do_ho_sm(a=2, b=r314, c=t314);
%dupcheck(a=2);
%bub_bl_bun_ji_do_ho_sm(a=2, b=r313, c=t313);
%sort1(a=2, b=21, c=22);
%comp1(a=25, f=21);

proc delete data = c4.geo11 c4.gun11 c4.link2 c4.geo2 c4.gun2; run;
%mend step2;
%step2;

%macro step3;
%data(a=221, b=222, c=223, d=22, e=21);
%replace(a=21);
%bub_bl_bun_ji_do_ho_by(a=3, b=r314, c=t314);

    %dupcheck(a=3);
%bub_bl_bun_ji_do_ho_by(a=3, b=r313, c=t313);
%sort1(a=3, b=31, c=32);
%comp1(a=35, f=31);

proc delete data = c4.geo21 c4.gun21 c4.link3 c4.geo3 c4.gun3; run;
%mend step3;
%step3;

%macro step4;
%data(a=321, b=322, c=323, d=32, e=31);
%replace(a=31);
%bub_bl_bun_ji_do_ho(a=4, b=r314, c=t314);
%dupcheck(a=4);
%bub_bl_bun_ji_do_ho(a=4, b=r313, c=t313);
%sort1(a=4, b=41, c=42);
%comp1(a=45, f=41);

proc delete data = c4.geo31 c4.gun31 c4.link4 c4.geo4 c4.gun4; run;
%mend step4;
%step4;

%macro step5;
%data(a=421, b=422, c=423, d=42, e=41);
%replace(a=41);
%ha_bl_bun_ji_do_ho_sm_by(a=5, b=r314, c=t314);
%dupcheck(a=5);
%ha_bl_bun_ji_do_ho_sm_by(a=5, b=r313, c=t313);
%sort1(a=5, b=51, c=52);
%comp1(a=55, f=51);

proc delete data = c4.geo41 c4.gun41 c4.link5 c4.geo5 c4.gun5; run;
%mend step5;
%ste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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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ro step6;
%data(a=521, b=522, c=523, d=52, e=51);
%replace(a=51);
%ha_bl_bun_ji_do_ho_sm(a=6, b=r314, c=t314);
%dupcheck(a=6);
%ha_bl_bun_ji_do_ho_sm(a=6, b=r313, c=t313);
%sort1(a=6, b=61, c=62);
%comp1(a=65, f=61);

proc delete data = c4.geo51 c4.gun51 c4.link6 c4.geo6 c4.gun6; run;
%mend step6;
%step6;

%macro step8;
%data(a=721, b=722, c=723, d=72, e=71);
%replace(a=71);
%ha_bl_bun_ji_do_ho(a=8, b=r314, c=t314);
%dupcheck(a=8);
%ha_bl_bun_ji_do_ho(a=8, b=r313, c=t313);
%sort1(a=8, b=81, c=82);
%comp1(a=85, f=81);

proc delete data = c4.geo71 c4.gun71 c4.link8 c4.geo8 c4.gun8; run;
%mend step8;
%step8;

%macro step9;
%data(a=821, b=822, c=823, d=82, e=81);
%replace(a=81);
%bub_bl_bun_ji_do2_ho_sm_by(a=9, b=r314, c=t314);
%dupcheck(a=9);
%bub_bl_bun_ji_do2_ho_sm_by(a=9, b=r313, c=t313);
%sort1(a=9, b=91, c=92);
%comp1(a=95, f=91);

proc delete data = c4.geo81 c4.gun81 c4.link9 c4.geo9 c4.gun9; run;
%mend step9;
%step9;

%macro step14;
%data(a=1321, b=1322, c=1323, d=132, e=131);
%replace(a=131);
%bub_bl_bun_ji_ho_sm(a=14, b=r314, c=t314);
%dupcheck(a=14);
%bub_bl_bun_ji_ho_sm(a=14, b=r313, c=t313);
%sort1(a=14, b=141, c=142);
%comp1(a=145, f=141);

proc delete data = c4.geo131 c4.gun131 c4.link14 c4.geo14 c4.gun14; run;
%mend step14;
%step14;

%macro step15;
%data(a=1421, b=1422, c=1423, d=142, e=141);
%replace(a=141);
%bub_bl_bun_ji_ho_by(a=15, b=r314, c=t314);
%dupcheck(a=15);
%bub_bl_bun_ji_ho_by(a=15, b=r313, c=t313);
%sort1(a=15, b=151, c=152);
%comp1(a=155, f=151);

proc delete data = c4.geo141 c4.gun141 c4.link15 c4.geo15 c4.gun15; run;
%mend step15;
%step15;

%macro step16;
%data(a=1521, b=1522, c=1523, d=152, e=151);
%replace(a=151);
%bub_bl_bun_ji_ho(a=16, b=r314, c=t314);
%dupcheck(a=16);
%bub_bl_bun_ji_ho(a=16, b=r313, c=t313);
%sort1(a=16, b=161, c=162);
%comp1(a=165, f=161);

proc delete data = c4.geo151 c4.gun151 c4.link16 c4.geo16 c4.gun16; run;
%mend step16;
%step16;

%macro ste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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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a=5121, b=5122, c=5123, d=512, e=511);
%replace(a=511);
%bub_bl_ho(a=52, b=r314, c=t314);
%dupcheck(a=52);
%bub_bl_ho(a=52, b=r313, c=t313);
%sort1(a=52, b=521, c=522);
%comp1(a=525, f=521);

proc delete data = c4.geo511 c4.gun511 c4.link52 c4.geo52 c4.gun52; run;
%mend step52;
%step52;

%macro merge;
%data(a=5221, b=5222, c=5223, d=522, e=521);
%replace(a=521);

data c4.rem_geo1; set c4.r314; run;
data c4.rem_gun1; set c4.t314; run;
%mend merge;
%merge;

data c4.rem_geo; set c4.rem_geo1 d.LINK_TAK_null(drop = gakey1); run;
data c4.rem_gun; set c4.rem_gun1 d.link_gun_null; run;

/*****************************************************/
/*** 건물명은 있으나 미연계파일 + 건물명 없는 파일 ***/
/*****************************************************/
%macro step53;

data c4.r314; set c4.rem_geo; run;
data c4.t314; set c4.rem_gun; run;
%bub_bun_ji_do_ho_sm_by(a=53, b=r314, c=t314);
%dupcheck(a=53);
%bub_bun_ji_do_ho_sm_by(a=53, b=r313, c=t313);
%sort1(a=53, b=531, c=532);
%comp1(a=535, f=531);

proc delete data = c4.geo521 c4.gun521 c4.link53 c4.geo53 c4.gun53; run;
%mend step53;
%step53;

%macro step54;
%data(a=5321, b=5322, c=5323, d=532, e=531);
%replace(a=531);
%bub_bun_ji_do_ho_sm(a=54, b=r314, c=t314);
%dupcheck(a=54);
%bub_bun_ji_do_ho_sm(a=54, b=r313, c=t313);
%sort1(a=54, b=541, c=542);
%comp1(a=545, f=541);

proc delete data = c4.geo531 c4.gun531 c4.link54 c4.geo54 c4.gun54; run;
%mend step54;
%step54;

%macro step55;
%data(a=5421, b=5422, c=5423, d=542, e=541);
%replace(a=541);
%bub_bun_ji_do_ho_by(a=55, b=r314, c=t314);
%dupcheck(a=55);
%bub_bun_ji_do_ho_by(a=55, b=r313, c=t313);
%sort1(a=55, b=551, c=552);
%comp1(a=555, f=551);

proc delete data = c4.geo541 c4.gun541 c4.link55 c4.geo55 c4.gun55; run;
%mend step55;
%step55;

%macro step95;
%data(a=9421, b=9422, c=9423, d=942, e=941);
%replace(a=941);
%ha_do_ho_sm32(a=95, b=r314, c=t314);
%dupcheck(a=95);
%ha_do_ho_sm32(a=95, b=r313, c=t313);
%sort1(a=95, b=951, c=952);
%comp1(a=955, f=951);

proc delete data = c4.geo941 c4.gun941 c4.link95 c4.geo95 c4.gun95; run;
%mend step95;
%ste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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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ro step96_fin;
%data(a=9521, b=9522, c=9523, d=952, e=951);
%replace(a=951);

data c4.geo951; set c4.r314; run;
data c4.gun951; set c4.t314; run;
%mend step96_fin;
%step96_fin;

PROC EXPORT DATA=c4.res962
 OUTTABLE = "jutak_unlink"

         DBMS=ACCESS2000 REPLACE;
DATABASE = "C:\Rcensus\outdata\sibum\jutak_unlink.mdb";

RUN;

PROC EXPORT DATA=c4.geo951
 OUTTABLE = "jutak_sibum"

         DBMS=ACCESS2000 REPLACE;
DATABASE = "C:\Rcensus\outdata\sibum\jutak_sibum.mdb";

RUN;
PROC EXPORT DATA=c4.gun951

 OUTTABLE = "jutak_gun"
         DBMS=ACCESS2000 REPLACE;

DATABASE = "C:\Rcensus\outdata\sibum\jutak_gun.mdb";
RUN;

%MACRO jutaklink1;
data c4.jutaklink_1;

      %DO i=1 %TO 16;
DATA c4.jutaklink_1; 
SET c4.jutaklink_1 c4.res_&i.5(drop = pkey&i); run;

      %END;
%MEND jutaklink1;
%jutaklink1;

%MACRO jutaklink2;
data c4.jutaklink_2;

      %DO i=17 %TO 81;
DATA c4.jutaklink_2; 
SET c4.jutaklink_2 c4.res_&i.5(drop = pkey&i); run;

      %END;
%MEND jutaklink2;
%jutaklink2;

%MACRO jutaklink3;
data c4.jutaklink_3;

      %DO i=82 %TO 95;
DATA c4.jutaklink_3; 
SET c4.jutaklink_3 c4.res_&i.5(drop = pkey&i); run;

      %END;
%MEND jutaklink3;
%jutaklink3;

data c4.jutaklink; set c4.jutaklink_1 c4.jutaklink_2 c4.jutaklink_3;
if hhd_ltnm_id  = ' ' then delete;

run;
PROC EXPORT DATA=c4.jutaklink

 OUTTABLE = "jutaklink"
         DBMS=ACCESS2000 REPLACE;

DATABASE = "C:\Rcensus\outdata\sibum\jutaklink.mdb";
RUN;

data c4.totaljutak; set c4.jutaklink c4.geo1341 c4.gun1341; run;

PROC EXPORT DATA=c4.totaljutak
 OUTTABLE = "totaljutak"

         DBMS=ACCESS2000 REPLACE;
DATABASE = "C:\Rcensus\outdata\sibum\totaljutak.mdb";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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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범건축 대장_연계function 프로그램

/***********************************************
*** 거처수가 일치하는 집합건축물에 대한 내용 ***
************************************************/
%macro data(a=, b=, c=, d=, e=);
data c4.res&a(keep = key HHD_LTNM_ID ED_PRPT_CD CP_CD CDW_CD TTB_CD ED_NUM HU_NUM 
HHD_NUM

 bubcode1 hangcode1 bld_nm1 san1 bun1 ji1 
dong_titl1 ho_nm1 dong2_titl1 ho2_nm1

 place_type1 place_type2 jutak_sm building_year 
 tmp_ho_nm1 tmp_ho2_nm1 tmp_bun1 tmp_ji1 

tmp_bub1 tmp_hang1 tmp_dong_titl1
 tmp_dong_titl1 tmp_dong2_titl1)

    c4.res&b(keep = mgm_bldrgst_pk gu SIGNGU_CODE regal_dong_code
 bubcode hangcode MOD_TITL_NM p_san bun ji 

M_MOD_HOUS_KIND MOD_DONG_NM 
 MOD_DONG2_NM MOD_DR_NM MOD_DR2_NM 

smarea bud_year  
 smarea11 smarea12 smarea21 smarea22 smarea31 

smarea32
 tmp_mod_dr_nm tmp_mod_dr2_nm tmp_bun tmp_ji 

tmp_bub tmp_hang
 tmp_MOD_DONG_NM tmp_MOD_DONG2_NM);

    set c4.res&d;
if key ^= ' ' then output c4.res&a;
if mgm_bldrgst_pk ^= ' ' then output c4.res&b;

run;
proc sort data = c4.res&a nodup out = c4.geo&e; by key; run;
proc sort data = c4.res&b nodup out = c4.gun&e; by mgm_bldrgst_pk; run;

%mend data;
/****************************************************************************************/

%macro replace(a=);
data c4.r314(drop = tmp_bub1 tmp_hang1 tmp_bun1 tmp_ji1 tmp_ho_nm1 tmp_ho2_nm1 

tmp_dong_titl1 tmp_dong2_titl1); set c4.geo&a;
if tmp_bub1 ^= ' ' then bubcode1 = tmp_bub1;
if tmp_hang1 ^= ' ' then hangcode1 = tmp_hang1;
if tmp_bun1 ^= ' ' then bun1 = tmp_bun1;
if tmp_ji1 ^= ' ' then ji1 = tmp_ji1;
if tmp_ho_nm1 ^= ' ' then ho_nm1 = tmp_ho_nm1;
if tmp_ho2_nm1 ^= ' ' then ho2_nm1 = tmp_ho2_nm1;
if ho_nm1 = 'blank' then ho_nm1 = ' ';
if ho2_nm1 = 'blank' then ho2_nm1 = ' ';
if tmp_dong_titl1 ^= ' ' then dong_titl1 = tmp_dong_titl1;
if tmp_dong2_titl1^= ' ' then dong2_titl1 = tmp_dong2_titl1;
if dong_titl1 = 'blank' then dong_titl1 = ' ';
if dong2_titl1 = 'blank' then dong2_titl1 = ' ';

run;

data c4.t314(drop = tmp_bub tmp_hang tmp_bun tmp_ji tmp_mod_dr_nm tmp_mod_dr2_nm 
tmp_MOD_DONG_NM tmp_MOD_DONG2_NM); set 

c4.gun&a;
if tmp_bub ^= ' ' then bubcode = tmp_bub;
if tmp_hang ^=' ' then hangcode = tmp_hang;
if tmp_bun ^= ' ' then bun = tmp_bun;
if tmp_ji ^= ' ' then ji = tmp_ji;
if tmp_mod_dr_nm ^= ' ' then mod_dr_nm = tmp_mod_dr_nm;
if tmp_mod_dr2_nm ^= ' ' then mod_dr2_nm = tmp_mod_dr2_nm;
if mod_dr_nm = 'blank' then mod_dr_nm = ' ';
if mod_dr2_nm = 'blank' then mod_dr2_nm = ' ';
if tmp_MOD_DONG_NM ^= ' ' then MOD_DONG_NM = tmp_MOD_DONG_NM;
if tmp_MOD_DONG2_NM ^= ' ' then MOD_DONG2_NM = tmp_MOD_DONG2_NM;
if MOD_DONG_NM = 'blank' then MOD_DONG_NM = ' ';
if MOD_DONG2_NM = 'blank' then MOD_DONG2_NM = ' ';

run;
%mend replace;

/************************************************************************/
/*** 중복키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중복키가 발생함에 따른 처리방법 ***/
/*** 거처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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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ro dupcheck(a=);
PROC SQL;

CREATE TABLE c4.r31 AS
SELECT distinct pkey&a, count(*) from c4.geo&a
group by pkey&a;

QUIT;
data c4.r311 c4.r312; set c4.r31;

if _temg001 > 1 then output c4.r311;
else output c4.r312;

run;
proc sort data = c4.geo&a; by pkey&a; run;
proc sort data = c4.r311; by pkey&a; run;
proc sort data = c4.r312; by pkey&a; run;
data c4.r311_1; merge c4.r311 c4.geo&a; by pkey&a; run;
data c4.r311_2(drop = _temg001 bubcode1 hangcode1 pkey&a ho_nm1 ho2_nm1 bun1 ji1

dong_titl1 dong2_titl1);  
LENGTH tmp_bub1 $10 tmp_hang1 $10 tmp_bun1 $4 tmp_ji1 $4 tmp_ho_nm1  $50 tmp_ho2_nm1 
$50; 
LENGTH tmp_dong_titl1  $50 tmp_dong2_titl1 $50; 
set c4.r311_1;

if _temg001 = . then delete;
dup_bub1 = compress(key, ' ')||'*'||compress(bubcode1, ' ');
dup_hang1 = compress(key, ' ')||'*'||compress(hangcode1, ' ');
dup_geo = compress(key, ' ')||'*'||compress(ho_nm1, ' ');
dup_geo1 = compress(key, ' ')||'*'||compress(ho2_nm1, ' ');
dup_bun1 = compress(key, ' ')||'*'||compress(bun1, ' ');
dup_ji1 = compress(key, ' ')||'*'||compress(ji1, ' ');
dup_geo_dong = compress(key, ' ')||'*'||compress(dong_titl1, ' ');
dup_geo1_dong = compress(key, ' ')||'*'||compress(dong2_titl1, ' ');
tmp_bub1 = bubcode1;
tmp_hang1 = hangcode1;
tmp_bun1 = bun1;
tmp_ji1 = ji1;
tmp_ho_nm1 = ho_nm1;

    tmp_ho2_nm1 =  ho2_nm1;
if tmp_ho_nm1 = '' then tmp_ho_nm1 = 'blank';
if tmp_ho2_nm1 = '' then tmp_ho2_nm1 = 'blank';

tmp_dong_titl1 = dong_titl1;
    tmp_dong2_titl1 =  dong2_titl1;

if tmp_dong_titl1 = '' then tmp_dong_titl1 = 'blank';
if tmp_dong2_titl1 = '' then tmp_dong2_titl1 = 'blank';

run;
data c4.r311_3; set c4.r311_2;

rename dup_geo = ho_nm1 dup_geo1 = ho2_nm1;
rename dup_bun1 = bun1 dup_ji1 = ji1;
rename dup_bub1 = bubcode1 dup_hang1 = hangcode1;
rename dup_geo_dong = dong_titl1 dup_geo1_dong = dong2_titl1;

run;
data c4.r312_1; merge c4.r312 c4.geo&a; by pkey&a; run;
PROC SQL;

CREATE TABLE c4.t31 AS
SELECT distinct pkey&a, count(*) from c4.gun&a
group by pkey&a;

QUIT;
data c4.t311 c4.t312; set c4.t31;

if _temg001 > 1 then output c4.t311;
else output c4.t312;

run;
proc sort data = c4.gun&a; by pkey&a; run;
proc sort data = c4.t311; by pkey&a; run;
proc sort data = c4.t312; by pkey&a; run;
data c4.t311_1; merge c4.t311 c4.gun&a; by pkey&a; run;
data c4.t311_2(drop = _temg001 bubcode hangcode pkey&a MOD_DR_NM MOD_DR2_NM bun ji

MOD_DONG_NM MOD_DONG2_NM); 
LENGTH tmp_bub $10 tmp_hang $10 tmp_bun $4 tmp_ji $4 tmp_MOD_DR_NM  $50 
tmp_MOD_DR2_NM $50;
LENGTH tmp_MOD_DONG_NM  $50 tmp_MOD_DONG2_NM $50;
set c4.t311_1;

if _temg001 = . then delete;
dup_bub = compress(mgm_bldrgst_pk, ' ')||'*'||compress(bubcode, ' ');
dup_hang = compress(mgm_bldrgst_pk, ' ')||'*'||compress(hangcode, ' ');
dup_gun = compress(mgm_bldrgst_pk, ' ')||'*'||compress(MOD_DR_N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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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p_gun1 = compress(mgm_bldrgst_pk, ' ')||'*'||compress(MOD_DR2_NM, ' ');
dup_bun = compress(mgm_bldrgst_pk, ' ')||'*'||compress(bun, ' ');
dup_ji = compress(mgm_bldrgst_pk, ' ')||'*'||compress(ji, ' ');
dup_gun_dong = compress(mgm_bldrgst_pk, ' ')||'*'||compress(MOD_DONG_NM, ' ');
dup_gun1_dong = compress(mgm_bldrgst_pk, ' ')||'*'||compress(MOD_DONG2_NM, ' ');

tmp_bub = bubcode;
tmp_hang = hangcode;
tmp_bun = bun;
tmp_ji = ji;
tmp_MOD_DR_NM = MOD_DR_NM;

    tmp_MOD_DR2_NM = MOD_DR2_NM;
if tmp_MOD_DR_NM = ' ' then tmp_MOD_DR_NM = 'blank';
if tmp_MOD_DR2_NM = ' ' then tmp_MOD_DR2_NM = 'blank';
tmp_MOD_DONG_NM = MOD_DONG_NM;

    tmp_MOD_DONG2_NM = MOD_DONG2_NM;
if tmp_MOD_DONG_NM = ' ' then tmp_MOD_DONG_NM = 'blank';
if tmp_MOD_DONG2_NM = ' ' then tmp_MOD_DONG2_NM = 'blank';

run;
data c4.t311_3; set c4.t311_2;

rename dup_gun = MOD_DR_NM dup_gun1 = MOD_DR2_NM;
rename dup_bun = bun dup_ji = ji;
rename dup_bub = bubcode dup_hang = hangcode;
rename dup_gun_dong = MOD_DONG_NM dup_gun1_dong = MOD_DONG2_NM;

run;
data c4.t312_1; merge c4.t312 c4.gun&a; by pkey&a; run;
data c4.r312_2(drop = _temg001 pkey&a); set c4.r312_1;

if _temg001 = . then delete;
run;
data c4.r313; set c4.r311_3 c4.r312_2; run;

data c4.t312_2(drop = _temg001 pkey&a); set c4.t312_1;
if _temg001 = . then delete;

run;
data c4.t313; set c4.t311_3 c4.t312_2; run;
%mend dupcheck;
/*********************************************************************/

%macro sort1(a=, b=, c=);
proc sort data = c4.geo&a; by pkey&a; run;
proc sort data = c4.gun&a; by pkey&a; run;
data c4.link&a; merge c4.geo&a c4.gun&a; by pkey&a; run;
data c4.res&b c4.res&c; set c4.link&a;

if key ^= ' ' & pkey&a ^= ' ' & MGM_BLDRGST_PK ^= ' ' then output 
c4.res&b;

else output c4.res&c;
run;

PROC SQL;
CREATE TABLE c4.ar1 AS
SELECT distinct key, count(*) from c4.res&b
group by key;

QUIT;
data c4.ar11 c4.ar12; set c4.ar1;

if _temg001 > 1 then output c4.ar11;
else output c4.ar12;

run;
proc sort data = c4.ar11; by key; run;
proc sort data = c4.ar12; by key; run;
proc sort data = c4.res&b; by key; run;
data c4.ar11_1; merge c4.ar11(in = a1) c4.res&b(in = a2); by key;

if a1;
run;
data c4.ar12_1; merge c4.ar12(in = a1) c4.res&b(in = a2); by key;

if a1;
run;

PROC SQL;
CREATE TABLE c4.at1 AS
SELECT distinct mgm_bldrgst_pk, count(*) from c4.res&b
group by mgm_bldrgst_pk;

QUIT;
data c4.at11 c4.at12; set c4.a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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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_temg001 > 1 then output c4.at11;
else output c4.at12;

run;
proc sort data = c4.at11; by mgm_bldrgst_pk; run;
proc sort data = c4.at12; by mgm_bldrgst_pk; run;
proc sort data = c4.res&b; by mgm_bldrgst_pk; run;
data c4.at11_1; merge c4.at11(in = a1) c4.res&b(in = a2); by mgm_bldrgst_pk;

if a1;
run;
data c4.at12_1; merge c4.at12(in = a1) c4.res&b(in = a2); by mgm_bldrgst_pk;

if a1;
run;

data c4.reso; set c4.res&c c4.ar11_1 c4.at11_1; run;
data c4.res&c; set c4.reso; run;

data c4.res&b; set c4.ar12_1 c4.at12_1; run;
proc sort data = c4.res&b nodupkey out = c4.temp1; by key; run;
proc sort data = c4.temp1 nodupkey out = c4.temp11 ; by mgm_bldrgst_pk; run;
data c4.temp12(keep = key mgm_bldrgst_pk multi); set c4.temp11;

multi = 1;
run;
data c4.res&b; set c4.temp11; run;
%mend sort1;

%macro comp1(a=, f=);
data c4.res_&a; set c4.res&f;
step = &a;
drop _temg001 tmp_bub tmp_bub1 tmp_hang tmp_hang1 tmp_ho_nm1 tmp_ho2_nm1 

 tmp_mod_dr_nm tmp_mod_dr2_nm
 tmp_bun1 tmp_ji1 tmp_bun tmp_ji dong2_titl1 ho2_nm1 mod_dong2_nm 

mod_dr2_nm;
drop key;
run;

%mend com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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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험조사  건축물  연계단계 프 그램

%macro bub_bl_bun_ji_do_ho_sm_by(a=, b=, c=);
data c4.geo&a; set c4.&b;

pkey&a = compress(bubcode1, ' ')||'-'||compress(bld_nm1, ' ')||'-'||
 compress(san1, ' ')||'-'||compress(bun1, ' ')||'-'||compress(ji1, ' ')||'-'||

     compress(tranwrd(dong_titl1, '동',""), ' ')||'-'||
 compress(tranwrd(ho_nm1, '호',""), ' ')||'-'||
 compress(jutak_sm, ' ')||'-'||compress(building_year, ' ');

pkey&a = compress(pkey&a, ' ');
run;
data c4.gun&a; set c4.&c;

pkey&a = compress(bubcode, ' ')||'-'||compress(MOD_TITL_NM, ' ')||'-'||
 compress(p_san, ' ')||'-'||compress(bun, ' ')||'-'||compress(ji, ' ')||'-'||

     compress(MOD_DONG_NM, ' ')||'-'||compress(MOD_DR_NM, ' ')||'-'||
 compress(smarea, ' ')||'-'||compress(bud_year, ' ');

pkey&a = compress(pkey&a, ' ');
run;
%mend;

%macro bub_bl_bun_ji_do_ho_sm(a=, b=, c=);
data c4.geo&a; set c4.&b;

pkey&a = compress(bubcode1, ' ')||'-'||compress(bld_nm1, ' ')||'-'||
 compress(san1, ' ')||'-'||compress(bun1, ' ')||'-'||compress(ji1, ' ')||'-'||

     compress(tranwrd(dong_titl1, '동',""), ' ')||'-'||
             compress(tranwrd(ho_nm1, '호',""), ' ')||'-'||

 compress(jutak_sm, ' ');
pkey&a = compress(pkey&a, ' ');

run;
data c4.gun&a; set c4.&c;

pkey&a = compress(bubcode, ' ')||'-'||compress(MOD_TITL_NM, ' ')||'-'||
 compress(p_san, ' ')||'-'||compress(bun, ' ')||'-'||compress(ji, ' ')||'-'||

     compress(MOD_DONG_NM, ' ')||'-'||compress(MOD_DR_NM, ' ')||'-'||
 compress(smarea, ' ')||'-'||compress(bud_year, ' ');

pkey&a = compress(pkey&a, ' ');
run;
%mend;

%macro bub_bl_bun_ji_do_ho_by(a=, b=, c=);
data c4.geo&a; set c4.&b;

pkey&a = compress(bubcode1, ' ')||'-'||compress(bld_nm1, ' ')||'-'||
 compress(san1, ' ')||'-'||compress(bun1, ' ')||'-'||compress(ji1, ' ')||'-'||

     compress(tranwrd(dong_titl1, '동',""), ' ')||'-'||
 compress(tranwrd(ho_nm1, '호',""), ' ')||'-'||
 compress(building_year, ' ');

pkey&a = compress(pkey&a, ' ');
run;
data c4.gun&a; set c4.&c;

pkey&a = compress(bubcode, ' ')||'-'||compress(MOD_TITL_NM, ' ')||'-'||
 compress(p_san, ' ')||'-'||compress(bun, ' ')||'-'||compress(ji, ' ')||'-'||

     compress(MOD_DONG_NM, ' ')||'-'||compress(MOD_DR_NM, ' ')||'-'||
 compress(bud_year, ' ');

pkey&a = compress(pkey&a, ' ');
run;
%mend;

%macro bub_bl_bun_ji_do_ho(a=, b=, c=);
data c4.geo&a; set c4.&b;

pkey&a = compress(bubcode1, ' ')||'-'||compress(bld_nm1, ' ')||'-'||
 compress(san1, ' ')||'-'||compress(bun1, ' ')||'-'||compress(ji1, ' ')||'-'||

     compress(tranwrd(dong_titl1, '동',""), ' ')||'-'||
 compress(tranwrd(ho_nm1, '호',""), ' ');

pkey&a = compress(pkey&a, ' '); run;
data c4.gun&a; set c4.&c;

pkey&a = compress(bubcode, ' ')||'-'||compress(MOD_TITL_NM, ' ')||'-'||
 compress(p_san, ' ')||'-'||compress(bun, ' ')||'-'||compress(ji, ' ')||'-'||

     compress(MOD_DONG_NM, ' ')||'-'||compress(MOD_DR_NM, ' ');
pkey&a = compress(pkey&a, ' '); run;

%m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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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ro bub_bun_ji_do_ho_sm_by(a=, b=, c=);
data c4.geo&a; set c4.&b;

pkey&a = compress(bubcode1, ' ')||'-'||
 compress(san1, ' ')||'-'||compress(bun1, ' ')||'-'||compress(ji1, ' ')||'-'||

     compress(tranwrd(dong_titl1, '동',""), ' ')||'-'||
             compress(tranwrd(ho_nm1, '호',""), ' ')||'-'||

 compress(jutak_sm, ' ')||'-'||compress(building_year, ' ');
pkey&a = compress(pkey&a, ' ');

run;
data c4.gun&a; set c4.&c;

pkey&a = compress(bubcode, ' ')||'-'||
 compress(p_san, ' ')||'-'||compress(bun, ' ')||'-'||compress(ji, ' ')||'-'||

     compress(MOD_DONG_NM, ' ')||'-'||compress(MOD_DR_NM, ' ')||'-'||
 compress(smarea, ' ')||'-'||compress(bud_year, ' ');

pkey&a = compress(pkey&a, ' ');
run;
%mend;

%macro bub_bun_ji_do_ho_sm(a=, b=, c=);
data c4.geo&a; set c4.&b;

pkey&a = compress(bubcode1, ' ')||'-'||
 compress(san1, ' ')||'-'||compress(bun1, ' ')||'-'||compress(ji1, ' ')||'-'||

     compress(tranwrd(dong_titl1, '동',""), ' ')||'-'||
             compress(tranwrd(ho_nm1, '호',""), ' ')||'-'||

 compress(jutak_sm, ' ');
pkey&a = compress(pkey&a, ' ');

run;
data c4.gun&a; set c4.&c;

pkey&a = compress(bubcode, ' ')||'-'||
 compress(p_san, ' ')||'-'||compress(bun, ' ')||'-'||compress(ji, ' ')||'-'||

     compress(MOD_DONG_NM, ' ')||'-'||compress(MOD_DR_NM, ' ')||'-'||
 compress(smarea, ' ');

pkey&a = compress(pkey&a, ' ');
run;
%mend;

%macro bub_bun_ji_do_ho_by(a=, b=, c=);
data c4.geo&a; set c4.&b;

pkey&a = compress(bubcode1, ' ')||'-'||
 compress(san1, ' ')||'-'||compress(bun1, ' ')||'-'||compress(ji1, ' ')||'-'||

     compress(tranwrd(dong_titl1, '동',""), ' ')||'-'||
 compress(tranwrd(ho_nm1, '호',""), ' ')||'-'||
 compress(building_year, ' ');

pkey&a = compress(pkey&a, ' ');
run;
data c4.gun&a; set c4.&c;

pkey&a = compress(bubcode, ' ')||'-'||
 compress(p_san, ' ')||'-'||compress(bun, ' ')||'-'||compress(ji, ' ')||'-'||

     compress(MOD_DONG_NM, ' ')||'-'||compress(MOD_DR_NM, ' ')||'-'||
 compress(bud_year, ' ');

pkey&a = compress(pkey&a, ' ');
run;
%mend;

%macro bub_bun_ji_do_ho(a=, b=, c=);
data c4.geo&a; set c4.&b;

pkey&a = compress(bubcode1, ' ')||'-'||
 compress(san1, ' ')||'-'||compress(bun1, ' ')||'-'||compress(ji1, ' ')||'-'||

     compress(tranwrd(dong_titl1, '동',""), ' ')||'-'||
 compress(tranwrd(ho_nm1, '호',""), ' ');

pkey&a = compress(pkey&a, ' ');
run;
data c4.gun&a; set c4.&c;

pkey&a = compress(bubcode, ' ')||'-'||
 compress(p_san, ' ')||'-'||compress(bun, ' ')||'-'||compress(ji, ' ')||'-'||

     compress(MOD_DONG_NM, ' ')||'-'||
 compress(MOD_DR_NM, ' ');

pkey&a = compress(pkey&a, ' ');
run;
%mend;
/****************************************************************************************/

%macro bub_bl_bun_ji_ho_sm_by(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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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c4.geo&a; set c4.&b;
pkey&a = compress(bubcode1, ' ')||'-'||compress(bld_nm1, ' ')||'-'||

 compress(san1, ' ')||'-'||compress(bun1, ' ')||'-'||compress(ji1, ' ')||'-'||
 compress(tranwrd(ho_nm1, '호',""), ' ')||'-'||
 compress(jutak_sm, ' ')||'-'||compress(building_year, ' ');

pkey&a = compress(pkey&a, ' ');
run;
data c4.gun&a; set c4.&c;

pkey&a = compress(bubcode, ' ')||'-'||compress(MOD_TITL_NM, ' ')||'-'||
 compress(p_san, ' ')||'-'||compress(bun, ' ')||'-'||compress(ji, ' ')||'-'||

     compress(MOD_DR_NM, ' ')||'-'||
 compress(smarea, ' ')||'-'||compress(bud_year, ' ');

pkey&a = compress(pkey&a, ' ');
run;
%mend;

%macro bub_bl_bun_ji_ho_sm(a=, b=, c=);
data c4.geo&a; set c4.&b;

pkey&a = compress(bubcode1, ' ')||'-'||compress(bld_nm1, ' ')||'-'||
 compress(san1, ' ')||'-'||compress(bun1, ' ')||'-'||compress(ji1, ' ')||'-'||

             compress(tranwrd(ho_nm1, '호',""), ' ')||'-'||
 compress(jutak_sm, ' ');

pkey&a = compress(pkey&a, ' ');
run;
data c4.gun&a; set c4.&c;

pkey&a = compress(bubcode, ' ')||'-'||compress(MOD_TITL_NM, ' ')||'-'||
 compress(p_san, ' ')||'-'||compress(bun, ' ')||'-'||compress(ji, ' ')||'-'||

     compress(MOD_DR_NM, ' ')||'-'||
 compress(smarea, ' ')||'-'||compress(bud_year, ' ');

pkey&a = compress(pkey&a, ' ');
run;
%mend;

%macro bub_bl_bun_ji_ho_by(a=, b=, c=);
data c4.geo&a; set c4.&b;

pkey&a = compress(bubcode1, ' ')||'-'||compress(bld_nm1, ' ')||'-'||
 compress(san1, ' ')||'-'||compress(bun1, ' ')||'-'||compress(ji1, ' ')||'-'||
 compress(tranwrd(ho_nm1, '호',""), ' ')||'-'||
 compress(building_year, ' ');

pkey&a = compress(pkey&a, ' ');
run;
data c4.gun&a; set c4.&c;

pkey&a = compress(bubcode, ' ')||'-'||compress(MOD_TITL_NM, ' ')||'-'||
 compress(p_san, ' ')||'-'||compress(bun, ' ')||'-'||compress(ji, ' ')||'-'||

     compress(MOD_DR_NM, ' ')||'-'||
 compress(bud_year, ' ');

pkey&a = compress(pkey&a, ' ');
run;
%mend;

%macro bub_bl_bun_ji_ho(a=, b=, c=);
data c4.geo&a; set c4.&b;

pkey&a = compress(bubcode1, ' ')||'-'||compress(bld_nm1, ' ')||'-'||
 compress(san1, ' ')||'-'||compress(bun1, ' ')||'-'||compress(ji1, ' ')||'-'||
 compress(tranwrd(ho_nm1, '호',""), ' ');

pkey&a = compress(pkey&a, ' ');
run;
data c4.gun&a; set c4.&c;

pkey&a = compress(bubcode, ' ')||'-'||compress(MOD_TITL_NM, ' ')||'-'||
 compress(p_san, ' ')||'-'||compress(bun, ' ')||'-'||compress(ji, ' ')||'-'||

     compress(MOD_DR_NM, ' ');
pkey&a = compress(pkey&a, ' ');

run;
%m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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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자료-
1차 제공

주민등록자료-
2차 제공

건축물 장

합 계 356,124 352,548 99,159

　
유성
구

합 계 267,324 264,797 74,787

진잠동 29,641 29,381 9,360

온천1동 22,464 22,047 6,119

온천2동 35,251 34,710 8,660

신성동 28,824 28,441 6,097

민동 27,021 26,586 7,483

구즉동 57,543 57,311 18,425

노은1동 23,078 22,960 5,749

노은2동 43,502 43,361 12,894

홍성
군

합 계 88,800 87,751 24,372

홍성읍 42,542 42,172 13,342

천읍 11,487 11,188 3,822

홍북면 4,692 4,646 1,099

마면 4,007 3,954 858

홍동면 3,952 3,926 602

장곡면 3,597 3,548 662

은하면 2,935 2,908 563

결성면 2,699 2,652 623

서부면 3,990 3,959 619

갈산면 4,415 4,360 957

구항면 4,484 4,438 1,225

<표 3-1>  ․  행 료

제3장 유성구․홍성군 등록센서스 시산을 한 자료 구축

제1 머리말

본 장에서는 2015년 등록센서스에 필수 인 추정과정을 연구하기 하여,

유성구․홍성군의 인구․주택자료 구축작업에서 실시된 자료정제(data

cleansing)에 해서 기술한다.먼 .통계청이 직 인구․주택자료를 생성

하고 정리했으며,주민등록자료와 인구조사자료,건축물 장자료와 주택조사

자료를 연계한 결과를 연구자에게 제공하 음을 밝 둔다.따라서 본 장에서

는 자료의 정제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자료의 내용과 크기를 정리하고 마

지막으로 통계청이 최 로 제공한 자료를 정제하는 과정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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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행정자료

본 연구에서 기본 으로 사용된 행정자료는 2009년 11월 유성구와 홍성군

의 주민등록자료와 건축물 장 자료로서 그 내용은 <표 3-1>과 같다.주민등

록자료는 제1차와 제2차로 제공되었는데,그 자료에서 유성구․홍성군 시범

행조사 지역의 주민등록인구는 3,500명 이상이 감소하 으며,유성구가

2,500명,홍성군이 1,000명 정도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 조사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자료는 통계청이 2009년 11월에 유성구와 홍성군

에서 실시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시범 행조사(fulldressrehearsal)에서

수집된 자료로서 그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인구부문-

1차제공

인구부문-

2차제공
주택부문

합 계 338,656

(변함없음)

99,095

　유성구

합 계 262,464 71,433

진잠동 25,848 7,970

온천1동 20,922 5,377

온천2동 44,010 7,900

신성동 28,654 7,251

민동 25,444 7,098

구즉동 54,332 17,660

노은1동 20,921 5,597

노은2동 42,333 12,580

홍성군

합 계 76,192 27,662

홍성읍 39,151 12,011

천읍 8,366 3,368

홍북면 3,768 1,590

마면 3,358 1,409

홍동면 3,300 1,334

장곡면 2,895 1,350

은하면 2,555 1,037

결성면 2,282 980

서부면 3,177 1,307

갈산면 3,419 1,474

구항면 3,921 1,802

<표 3-2> 사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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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연계자료

주민등록자료와 시범조사자료의 인구자료,그리고 건축물 장자료와 시험

조사의 주택자료의 연계작업을 통계청에서 수행한 자료가 다음과 같다.

70,741

(연계 안 된 주민등록 자료 건수)

285,383(연계된 건수)

53,273

(연계 안 된 시범 행조사 자료 건수)

<그림 3-1> 주민등 료  시 사 료 연계

13,607

(연계 안 된 주민등록 자료 건수)

85,552

13,543

(연계 안 된 시범 행조사 자료 건수)

<그림 3-2> 건 물 료  주택 료 연계

제5 자료의 정제

제2 ,제3 ,제4 에서 언 하게 되는 통계청 인구총조사 등록센서스

의 제공 자료에 한 정제 작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통”변수의 조정

본 연구에서는 기본 으로 최소추정단 가 읍면동이고 최소 추정범주는

성,연령별,인구이므로 표본추출단 가 읍면동 내의 조사구나 는 행정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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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한다면 통(統)을 생각할 수가 있다.그런데 이를 해서는 행정자료

와 시범조사자료의 주소에 조사구나 통 변수(code)가 첨부되어야 한다.그런

데 제공된 행정자료,조사자료는 재의 주소체제가 갖고 있는 법정동,행정

동이 혼재 된 문제와 통 정보,조사구 정보가 다수의 정보 결측값을 갖는 등

의 문제를 갖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행정자료에 조사구 code를 추가하는 것

보다 시범 행조사 자료에 부분 으로 무응답 처리 되어있는 통 code를 확

인하여 추가하는 작업이 더 용이하기도 하고, 한 통을 추출단 로 사용하

는 것이 등록센서스의 장 을 살리는 것으로 단되어 통을 추출단

(samplingunit)로 사용할 수 있기 한 자료 정제작업을 수행하 다.

1차로 제공된 자료에서 통 정보를 이용할 경우,양쪽자료에 존재하지 않는

통이 다수 발생하 다.이에 다시 통계청과 업무 의 과정을 통하여 통 정보

를 정비하고 2차로 련 자료를 제공받았다.

(1)통 정보 정제

아래의 표는 통계청이 2차에 걸쳐서 제공한 자료의 내용이다.

행정자료 시범조사자료

1차 제공

인구 체 356,124 338,656

유성구 267,324 262,464

홍성군 88,800 76,192

2차 제공

인구 체 352,548 338,656

유성구 264,797 262,464

홍성군 87,751 76,192

2차 제공자료

연령,성별 결측값

삭제

인구 체 335,698

유성구 259,660

홍성군 76,038

<표 3-3> 공  료 건수 

① 행정동별 통/리 확인 결과 시범 행조사자료 구즉동(2504058)의 87통

과 88통이 행정자료에는 존재하지 않고,행정자료 천읍(3436012)의 11

통과 42통이 시범 행조사자료에 존재하지 않아서 삭제하 다.삭제된 건

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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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료 시범조사자료

합 계 351,756 334,633

　

유성구

합 계 264,793 258,595

진잠동 29,379 25,805

온천1동 22,045 20,855

온천2동 34,710 43,192

신성동 28,441 28,435

민동 26,586 25,183

구즉동 57,311 53,171

노은1동 22,960 20,898

노은2동 43,361 41,056

홍성군

합 계 86,963 76,038

홍성읍 42,172 39,113

천읍 10,403 8,336

홍북면 4,646 3,736

마면 3,951 3,348

홍동면 3,926 3,300

장곡면 3,548 2,893

은하면 2,908 2,550

결성면 2,652 2,276

서부면 3,959 3,170

갈산면 4,360 3,417

구항면 4,438 3,899

<표 3-5>   한  료  건수

행정자료 시범조사자료

체 783 1,065

유성구 0 3,869

홍성군 783 154

<표 3-4> 재하지 않  통에 하여 삭  

건수

② 행정자료 행정동별 통(리)기록 없는 자료 삭제한 후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2)행정자료로 사용된 건축물 장에 통 정보가 없기 때문에 통 변수 조정작

업을 수행하지 않았다.

(3)2차로 제공받은 통 정보를 이용하여 연계자료의 통 정보를 정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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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이미 연계된 인구자료에 첨부된 통 정보는 1차 제공자료의 통정보

이기 때문에 제공받은 연계자료의 통 정보를 이용할 수 없었다.

2.비(非)연계 된 인구주택자료

시범조사 결과인 인구자료와 주택자료를 연계한 결과 2,042가구는 거처번

호를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한편 주택자료 4,960개의 거처는 가구와 연

계되어 있지 않았다.우리가 사용한 연계키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한 거처에

여러 가구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가구번호는 사용하지 않고 행정구역코드,

조사구번호,거처번호만 사용하 다.

총 건수 추출 연계 비연계( 락)

인구 338,656명 117,000가구
114,958가구

2,042가구(1.7%)

주택 99,095거처 99,095거처 4,960거처(5.0%)

<표 3-6> 비연계  주택 사 료 

3.세 (가구)의 정의

등록센서스 이 제공한 자료에서 주민등록자료의 세 와 시범조사자료의

가구를 같은 개념으로 간주하고 세 (가구)를 생성하 다.하나의 세 (가구)

에 세 주(가구주)는 1인만 존재한다는 제로 세 주(가구주)와의 계코드

를 이용하 으나 이는 하지 못한 것으로 단하 다.그 이유는 주민등

록자료의 “다가구주택”에서는 다른 세 인데 같은 세 주로 등록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우리는 동시에 주소키와 세 주명을 고려하여 세 를 구

분하 다.시범 행조사자료의 경우는 가구주와의 계,가구주명 등은 응답

자가 기입하고 코딩작업을 거치는 동안 가구주와의 계 등에서 오류를 포

함한다.따라서 통계청이 지정한 가구명부 ID를 기 으로 하나의 가구로 구

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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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자료 생성 가구자료 생성

① 주소키 +세 주명 :128,383건 -확정

② 세 주와의 계 :128,069건

① 주소키 +가구주명 :115,847건

② 가구주 계 :114,794건

③ 가구명부 ID :115,863건 -확정

<표 3-7> , 가  료 생  

4.가구원수,가구구분의 조정

통계청에서 가구원수와 가구구분을 고려한 추정자료를 발표할 수 있기 때

문에 가구원수와 가구구분을 고려하여 자료를 악할 필요가 있다.

가구원수 가구구분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이상

1:가족

2:가족 +가족 외

3:1인 가구

4:남남 5인 이하

5:남남 6인 이상

<표 3-8> 가 , 가 원수 

그런데,시범조사자료의 경우 가구원수와 가구구분을 조사 상자가 응답하

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하 다.실제로 가족인지 남남인지를 구분

해야 하지만 재 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칙을 가지고 자료를 정제하

다.

① 가구원수가 1명을 과했는데 가구구분이 3:1인 가구로 분류

=>가구원수에 따라 가구구분을 4나 5로 수정

② 가구원수가 2명인데 가구구분이 2:가족 +가족 외,

5:남남 6인 이하로 분류

=>모두 가구구분 4로 수정

③ 가구원수가 3명인데 가구구분이 5:남남 6인 이하로 분류

=>모두 가구구분 4로 수정

④ 가구원수가 4명인데 가구구분이 5:남남 6인 이하로 분류

=>모두 가구구분 4로 수정

⑤ 가구원수가 5명인데 가구구분이 5:남남 6인 이하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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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가구구분 4로 수정

⑥ 가구구분 불명확 가구 :결측값의 개수 =229

=> 수정불가 : 연/비 연 련 추정 어려움

가구구분 N %

1:가족 85,796 74.20

2::가족 +가족 외 78 0.07

3:1인 가구 27,594 23.86

4:남남 5인 이하 2,110 1.82

5:남남 6인 이상 56 0.05

총 합 115,634 100

<표 3-9>  후 가 별 가 수

행정자료의 경우 가구원수와 가구구분은 통계청 등록센서스 이 생성한

것인데 한 세 에서 세 원수가 차이가 발생하여 이를 수정하 다.

이러한 부분은 제공받은 원자료의 수가 감소하면서 생긴 문제일 수도 있으

나 본 연구에서는 최종 가공한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

칙의 합성에 한 등록센서스 의 검토를 받지는 않았다.

제6 결론

본 장에서는 통계청 등록센서스 에서 생성,정리하고 연계시킨 유성구와

홍성군의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추정을 한 자료형태로 구축하기 한 작

업을 수행하는 과정과 결과를 기술하 다.이 과정에서 행정자료는 처음 제

공받은 주민등록자료 356,124건 최종 으로 351,756건을 주택조사자료는

처음 제공받은 99,095건을 최종 확정하 다.연계된 건수는 인구 285,383건,

주택 85,552건을 확정하 다.구축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는 읍면동의 추정

역을 추정하기 하여 읍면동의 구성단 인 통 정보가 정리되어 있지 않은

이다.이를 정리하면서 1차 제공자료 기 으로 주민등록자료 4,368건,인구

조사자료 4,023건을 제거하 다.한편 주택자료는 건축물 장이 통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통 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추정 역을 변경하 기 때

문에 추가 인 구축작업이 필요하지 않았다.그러나 연구기간 20%정도의

기간과 자원을 투입하여 추정을 한 자료 구축작업을 수행하 지만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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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 문제들이 아직 내포되어 있다. 표 인 것은 자료의 연계과정에서

는 통정보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계된 자료가 상이한 통 정보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행정자료의 통 정보를 우선으로 하는 방안을 잠정 으로 사

용하 다. 한,제공된 인구주택자료 에는 주택과 연계되지 않은 가구가

일부(2,042가구)그리고 조사자료에서 가구원수와 가구구분에 한 정보에 오

류를 포함하고 있으나 과제기간을 고려하여 이들을 사실 확인 없이 추측으

로 수정하여 구축하 다.

제7 정책 건의 사항

자료정제는 한편으로는 자료연계의 연계의 방법,내용,정의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추정에 활용된 모형 등과 연결되어 있는 작업이다.그런데 본 과

제에서는 자료연계 과 자료정제,추정연구 이 별도로 운 되었기 때문에

자료정제에서 시간 ,물리 차원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었고,추정(시산)에

서도 지 않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이 과정을 통하여 향후 자료연

계 작업은 자료정제와 추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효율 이

라는 이 확인되었다. 다른 한 가지 시사 은 지난 2009년의 한국인구학

회 연구결과에서도 언 된 바와 같이 세 와 가구의 연계문제이다.두 상이

한 개념과 구조를 연결시키기 한 하나의 방안이었던 가족 계등록부의 활

용이 제 로 진 되지 않았으며,과제수행기간 에 가족 계등록부를 제공

받을 수 없어서 가능성 타진 수 의 연구도 수행되지 못했다.한편 이스라엘

방문조사에서 이스라엘 역시 유사한 노력이 있었던 을 발견하여 그들이

구체 으로 수행했던 내용을 요청한 바 있으나 아직 정리 이라고 하고 있

어서 이 역시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이는 본 연구에서 진행하게 되는 자

료의 연계작업이 상당히 복잡한 작업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가

족등록부를 제공받는 것과 별도로 가족 계등록부를 시뮬 이션하여서라도

연계작업을 심층 연구하는 것을 제안한다. 는 세 와 가구의 두 개념을 계

속 별개로 유지해 나가야 하는 문제를 신 히 공론화시켜 보는 것도 가능한

안 하나라고 생각한다.

건축물 장에 통 정보가 없어서 재의 건축물 장체계에서 통을 추출단

로 하는 이원시스템 모형이나 단순회귀모형을 주택수 추정에 사용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상주인구를 이원시스템 추정(DSE, dual system

estimation)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인구추정과 주택추정에 상이한 가정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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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에 의거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만약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건축물 장에 통 정보가 보완되지 않는다면 안 의 하나로 추출단 를

통 신에 조사구로 할 수 있도록 행 주소체제나 는 새주소체제와 조사

구의 결합을 추진하는 작업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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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인구 가구 주택 추정방정식 개발 시산

제1 머리말

제2장에서 정제과정을 거쳐서 등록센서스의 각종 시산을 한 추정목 으

로 구축된 인구자료,주택자료 그리고 연계자료를 토 로 본 장에서는 인구,

가구수,주택수의 추정을 한 추정식을 개발하고 개발된 추정식을 이용하여

유성구와 홍성군의 최소추정단 인 읍면동의 추정A에 한 시산을 수행하

다.

제2 에서는 2009년 한국인구학회 연구용역보고서에서 제기했던 의도 인

범주화를 통하여 회귀모형을 용시키는 방안에 한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추정치의 표 오차 통제에 문제가 있는 을 확인하 다.제3 에서는 추정

방법 선택을 하여 각 읍면동에서 20%의 통을 계통표본추출방법으로 추출

하여 이원시스템 추정방법(DSE,dualsystem estimation)과 단순회귀추정

(simple regression estimation), 원 회귀추정(zero-intercept regression

estimation)그리고 비추정법(ratioestimation)을 비교하 다.비교의 기 으

로 사용하기 하여 행정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조사자료만 이용한 단순추정

도 함께 비교하 다.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추정은 단순회귀 추정방법과

이원시스템 추정방법을 함께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두 추정방법에 의한 인

구추정과 통 단 연계가 이루어 지지 않은 가구수추정은 단순회귀 추정법

을 그리고 주택추정에서는 통 정보가 없는 건축물 장의 활용을 하여 동,

면을 추출단 로 하는 비추정법을 이용하여 유성구,홍성군에 하여 시산작

업을 수행하 다.

제2 회귀모형 이용가능성 검토

본 에서는 2008년과 2009년 연구결과에서 제안된 모형을 회귀모형으로

받아들여서 추정에 이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 다(통계청,2008;한국인구학

회,2009).2008년과 2009년에 제안된 모형은 각 읍면동을 성,연령,가구원수

로 분할하여 자료를 의도 으로 생성한 후 이 자료를 회귀분석의 상인 표

본자료로 간주하고 추정하는 모형이다.이와 같은 유사 회귀모형을 용한

추정방안이 갖는 문제 에 한 검토 작업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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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모형과 검토내용

제안된 모형은 추정단 인 읍면동에 해당하는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인구

추정에서의 최소추정A인 성,연령,가구원수,가구형태 등으로 범주화하고,

주택추정에서는 거처형태,건축연도,면 등으로 범주화하여 각 범주별 행

정자료의 도수(인구,주택 수)를 독립변수로,조사자료의 도수(인구,주택 수)

를 종속변수로 보고 다 회귀 모형을 강제 으로 용하 다.이에 제기된

문제는 최소추정단 인 읍면동을 의도 으로 범주화하여 자료를 생성한

과 표본이 아닌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모형을 용한 것(엄격하게는 회귀모형

의 용 상이 아닌데도 회귀모형을 용한 것)이었다.

2.검토방법

앞에서 언 한 문제 을 구체 으로 검토하기 하여,세 가지 을 사

용하 다.

가.의도 인 범주화 향 검토

의도 인 범주화가 추정결과에 미치는 향을 다음과 같이 검토한다.

1)성,5세 단 연령별로 분할하여 생성된 자료에 모형을 용한다.

2) 용된 모형으로부터 얻어진 추정된 모수의 추정값을 이용하여 10세 단

의 인구를 추정한다.

3)10세 단 연령별로 분할한 자료를 이용한 모형으로 추정된 모수를 용

하여 인구를 추정한다.

4)2)의 결과와 3)의 추정 결과를 비교한다.

임의로 추출한 3개의 동 자료로부터 상 오차(RE)를 이용하여 비교한 결과

차이의 평균이 0.03,표 편차가 0.04로 범주화에 의한 향은 크지 않다고

단되어서 임의 인 범주화에 의한 추정치의 차이에 하여는 확인하지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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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5세 단 10세 단
행정 조사

　 연령 추정1 RE 추정2 RE

진잠동

0-9 3,499 0.03 3,501 0.03 3,844 3,601

10-19 3,884 0.00 3,875 0.00 4,131 3,880

20-29 2,633 0.07 2,623 0.07 3,436 2,835

30-39 4,703 0.06 4,736 0.05 5,796 5,000

40-49 4,147 0.10 4,124 0.11 5,378 4,609

50-59 2,553 0.06 2,549 0.06 3,271 2,725

60-69 1,630 0.01 1,642 0.01 1,890 1,654

70-79 1,054 0.02 1,048 0.03 1,162 1,076

80+ 381 0.10 396 0.07 471 425

온천2동

0-9 3,000 0.03 3,004 0.03 3,205 2,923

10-19 4,825 0.37 4,784 0.37 4,935 7,654

20-29 10,479 0.30 9,892 0.34 7,295 14,897

30-39 5,415 0.03 5,429 0.04 5,587 5,234

40-49 5,554 0.05 5,561 0.05 5,816 5,280

50-59 4,132 0.01 4,109 0.01 4,463 4,086

60-69 1,745 0.03 1,740 0.03 1,868 1,692

70-79 1,102 0.05 1,109 0.06 1,119 1,051

80+ 348 0.07 340 0.09 422 375

은하면

0-9 53 0.38 46 0.46 106 85

10-19 182 0.00 147 0.19 242 182

20-29 74 0.44 80 0.39 312 132

30-39 128 0.16 131 0.19 183 110

40-49 246 0.11 259 0.06 368 276

50-59 383 0.12 401 0.08 470 434

60-69 522 0.07 499 0.02 464 487

70-79 575 0.02 551 0.06 548 586

80+ 237 0.08 232 0.10 215 258

<표 4-1> 도  주  결과

RE(상 오차)=|추정치-조사자료|/조사자료

나.부 한 모형 용에 한 검토

모형의 부 성에 한 검토를 하여 의도 으로 범주화된 자료를 이용

한 추정결과와 각 읍면동에서 표본으로 추출된 통 단 의 성,연령별 행정자

료 도수(인구)와 조사자료 도수(인구)를 독립 인 자료로 보고 일반 인 단순

회귀분석모형을 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비교하 다.오차가 가장 많이 발생

하는 유성구 온천2동에 하여 비교한 결과 범주화 후 회귀 추정한 것이

통 인 통 표본자료로부터 단순회귀 추정한 것보다 상 오차(RE)의 비가 5

이상 크게 나타난 연령 가 체 36개 9개,RE의 비가 1.5이상인 것이 15

개로 반 으로 통 인 단순회귀 추정에 비하여 오차가 큰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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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역
성 연령

범주화

후

회귀

범주화

회귀

추정

RE

단순

회귀

추정

단순

회귀

추정

RE

RE의 비 행정 조사

온천2동

남자

0-4 828 0.22 690 0.01 15.5 767 680

5-9 826 0.03 881 0.03 1.1 923 854

10-14 1,021 0.07 1,127 0.02 3.6 1,245 1,103

15-19 5,005 0.58 5,598 0.76 0.8 1,350 3,172

20-24 6,768 0.32 6,906 0.35 0.9 1,763 5,112

25-29 3,246 0.14 3,881 0.03 4.1 2,239 3,758

30-34 1,717 0.16 1,653 0.12 1.4 1,501 1,478

35-39 1,387 0.06 1,413 0.08 0.7 1,415 1,314

40-44 1,153 0.05 1,308 0.08 0.6 1,318 1,210

45-49 1,253 0.05 1,396 0.06 0.9 1,443 1,322

50-54 1,409 0.07 1,373 0.04 1.6 1,441 1,317

55-59 841 0.05 712 0.11 0.5 875 800

60-64 514 0.05 553 0.02 2.6 546 542

65-69 284 0.15 358 0.07 2.4 380 336

70-74 205 0.23 259 0.03 9.1 282 266

75-79 127 0.25 179 0.06 4.1 172 169

80-84 7 0.92 87 0.01 57.5 82 88

85+ -16 1.37 46 0.07 19.7 46 43

여자

0-4 714 0.14 652 0.04 3.4 672 626

5-9 738 0.03 789 0.03 1.0 843 763

10-14 849 0.16 999 0.01 17.6 1,115 1,008

15-19 4,842 1.04 5,209 1.20 0.9 1,225 2,371

20-24 6,452 0.58 7,032 0.72 0.8 1,546 4,084

25-29 2,473 0.27 2,062 0.06 4.5 1,747 1,943

30-34 1,400 0.18 1,233 0.04 4.5 1,283 1,185

35-39 1,387 0.10 1,266 0.01 14.9 1,388 1,257

40-44 1,361 0.05 1,354 0.05 1.1 1,416 1,295

45-49 1,624 0.12 1,466 0.01 13.0 1,639 1,453

50-54 1,400 0.07 1,336 0.02 3.0 1,409 1,304

55-59 657 0.01 694 0.04 0.3 738 665

60-64 473 0.04 460 0.01 4.0 494 456

65-69 442 0.23 354 0.01 19.6 448 358

70-74 418 0.16 384 0.07 2.4 383 359

75-79 355 0.38 290 0.13 2.9 282 257

80-84 216 0.37 142 0.10 3.6 181 158

85+ 140 0.63 66 0.23 2.7 113 86

<표 4-2> 상 차 비

RE의 비 =범주화회귀추정RE/단순회귀추정RE

다.추정량에 한 표 오차

앞에서는 부 한 모형 용에 한 검토에서는 상 오차(RE)만을 비교하

는데 여기서는 일단 두 모형을 인정하면서 회귀모형을 용한 결과에서

나타난 추정량의 표 오차를 비교하 다.의도 으로 범주화를 통한 자료에

용된 범주화 회귀분석의 추정치의 표 오차(SE)는 <표 4-3>에서 보는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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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단순회귀 추정오차에 비하여 부분의 연령 에서 단히 크게 나타난

다.이는 온천2동의 몇 개통에서 연령 가 20-29세의 행정자료와 조사자료의

인구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이 일반 인 단순회귀 추정에서는 해당 연령

의 추정에만 향을 주는 반면,범주화 회귀 추정에서는 모든 연령 의 추정

치의 표 오차에 향을 미친다는 이다.그러나 보다 근본 인 문제는 의

도 으로 생성된 범주 때문에 모형에 삽입되는 비효율 인 많은 수의 의사

변수(dummyvariables)가 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행정구역 성별 연령별
다

회귀추정

다

회귀추정

SE

단순

회귀추정

단순

회귀추정

SE

조사 행정

2504054

온천2동

남자

0-4 828 7584.52 690 26.65 680 767

5-9 826 7630.50 881 29.98 854 923

10-14 1021 7743.99 1,127 51.64 1,103 1,245

15-19 5005 7695.00 5,598 3109.02 3,172 1,350

20-24 6768 7709.27 6,906 2176.48 5,112 1,763

25-29 3246 9140.08 3,881 427.21 3,758 2,239

30-34 1717 7882.68 1,653 87.73 1,478 1,501

35-39 1387 7683.35 1,413 83.89 1,314 1,415

40-44 1153 7633.65 1,308 92.20 1,210 1,318

45-49 1253 7675.73 1,396 55.40 1,322 1,443

50-54 1409 7672.29 1,373 40.72 1,317 1,441

55-59 841 7543.15 712 55.09 800 875

60-64 514 7465.08 553 42.09 542 546

65-69 284 7455.30 358 16.58 336 380

70-74 205 7453.61 259 35.18 266 282

75-79 127 7431.99 179 9.98 169 172

80-84 7 7428.20 87 23.13 88 82

85+ -16 7425.64 46 11.53 43 46

여자

0-4 714 7553.29 652 24.31 626 672

5-9 738 7611.05 789 27.71 763 843

10-14 849 7676.86 999 41.15 1,008 1,115

15-19 4842 7688.30 5,209 3327.99 2,371 1,225

20-24 6452 7692.25 7,032 2792.02 4,084 1,546

25-29 2473 7861.75 2,062 234.38 1,943 1,747

30-34 1400 7701.99 1,233 41.92 1,185 1,283

35-39 1387 7733.70 1,266 64.50 1,257 1,388

40-44 1361 7688.00 1,354 59.08 1,295 1,416

45-49 1624 7785.73 1,466 39.87 1,453 1,639

50-54 1400 7684.05 1,336 67.22 1,304 1,409

55-59 657 7521.04 694 41.14 665 738

60-64 473 7467.86 460 28.86 456 494

65-69 442 7478.54 354 23.32 358 448

70-74 418 7456.98 384 55.57 359 383

75-79 355 7442.12 290 24.29 257 282

80-84 216 7435.30 142 24.80 158 181

85+ 140 7430.60 66 10.54 86 113

<표 4-3> 독립  가 에 한 표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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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검토결과

2009년 한국인구학회 연구용역보고서에서 상하 던 바와 같이 의도 으

로 범주화하여 만든 자료를 다 회귀모형이 용될 수 있는 자료로 간주하

고 추정을 수행하 다.이 경우 통을 추출단 로 하여 생성된 자료에서 통

인 회귀모형을 용하여 얻은 추정값에 비하여 상 오차(RE)나 상 표

오차(RSE)가 모두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 다.이는 의도 인 범주화

를 시킨 후 회귀모형을 용한 경우에 의도 으로 생성된 범주가 비효율

일 때 나타나는 상으로 해석하여야 마땅하다.따라서 2008년과 2009년 제

시된 추정모형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단한다.

제3 시산

1.추정 방법 결정

가.표본통 추출 과정

최소추정A인 읍면동의 성,연령별 인구를 추정하기 하여 표본조사의 추

출단 인 통의 추출에 해서는 체 인 표본설계가 수립되지 않았다.그래

서 읍면동별 통의 추출율을 재 검토 인 약 20%로 하 다.추출방법은

계통추출법을 사용하 고 각 읍면동내 통의 행정인구(주민등록인구)순서로

정렬하여 추출하 다.그런데 동에 따라서는 통의 규모가 상 으로 단히

작은 통이 있기 때문에 표성 있는 통이 추출되도록 하기 하여 유성구의

경우는 통인구가 100명 이하,홍성군은 50명 이하인 경우는 다른 통과 합하

고,이들이 표본으로 추출되지 않도록 조정하 다.한편 조정의 효과를 보기

하여 조정 없이 추출된 결과와 비교 검토과정을 수행하 는데 조정 후가

조정 에 비하여 많은 추정A에서 RSE가 어든 상이 나타났다.조정 후

추출된 각 읍면동 표본통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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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잠동 온천1동 온천2동 신성동 민동 구즉동 노은1동 노은2동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3 1 7 2 6 6 2 8 1 1 1 7 6 1 6 1

20 13 8 3 8 8 6 13 2 2 7 10 8 2 9 3

29 16 9 4 12 12 11 19 9 9 10 18 12 9 10 11

57 27 13 10 15 15 15 21 11 11 18 30 16 10 14 21

61 31 24 14 19 28 25 28 20 20 30 41 25 13 26 36

35 32 25 20 28 36 26 34 26 26 41 47 28 22 27 39

58 38 28 22 36 43 36 35 30 30 47 50 35 32 28 48

12 42 32 31 43 45 39 40 32 32 50 59 31 54

56 47 35 38 45 46 44 43 37 39 59 62 34 56

41 52 47 46 54 48 50 39 40 62 66 37 57

39 59 51 54 55 54 66 68 51 59

45 63 57 57 68 71 52 61

64 71 73 58

73 74

74 76

76 83

83

<표 4-4>  표본통

홍성읍 천읍 홍북면 마면 홍동면 장곡면

후 후 후 후 후 후

2 11 5 13 7 4 1 10 8 7 2 4

5 16 12 15 9 10 2 11 10 21 13 6

7 19 14 16 11 20 7 14 13 22 15 12

17 24 18 17 17 24 18 17 16 23 24 22

20 27 25 23 19 28 20 25 19 25 25 30

28 36 29 37 30 31 28 32 31

41 37 30 40 33 31

42 38 36

은하면 결성면 서부면 갈산면 구항면

후 후 후 후 후

2 4 2 4 11 1 1 7 1 7

6 17 5 6 12 4 10 8 3 13

9 18 13 11 15 14 14 9 10 17

13 24 15 21 20 22 20 11 11 20

23 18 21 27 21 28 12

25 23

<표 4-5>  표본통

나.추정방법 결정과정

추정방법의 결정을 하여 등록센서스에서 가장 요하다고 생각되는 읍

면동별 인구추정 결과를 검토하 다.고려된 추정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서

2009년 한국인구학회 연구용역보고서에서 1차 으로 검토되었던 이원시스템

추정법,비추정 그리고 비교목 의 단순추정법이다.특히,비추정에서는 단순

비추정법과 회귀모형의 검토에서 언 하 듯이 2009년에 사용된 읍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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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을 통하여 생성된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계통추출에 의해서 추출된 통

으로 이루어진 표본에 용한 편이 없는 원 회귀추정법(zero-intercept

regression estimation) 그리고 편을 포함한 단순회귀추정법(simple

regressionestimation)을 모두 고려하 다.

비교목 으로 다음과 같은 기 들이 사용되었다.

-상 표 오차 (RSE):추정치의 표 오차 /추정치*100

-표 오차 (SE):추정치의 표 오차

-편향 (Bias):추정치-조사인구

-단순추정 :행정자료 없이 조사자료로만 추정

-DS추정 :이원시스템 모형을 이용한 추정

-평균제곱오차 (MSE):(추정치-조사인구)2+분산

-평균제곱오차비 (MSEr):각 추정의 MSE/단순추정MSE

-상 오차 (RE):|추정치-조사인구|/조사인구

한 최소추정A의 통합이 미치는 향을 조사한다. 재 최소추정A로 기

하고 있는 성별*5세 단 연령별 자료를 이용한 추정(자료범주A),성별을

통합한 5세 단 연령별 자료를 이용한 추정(자료범주B)과 이를 좀 더 통합

한 10세 단 연령별 자료를 이용한 추정(자료범주C)그리고 모든 특성을 통

합한 동 단 인구를 이용한 추정(자료범주D)을 하여 이들도 비교하여 보았

다.

다.결과비교

1)유성구․홍성군 인구

먼 유성구와 홍성군을 통합한 체 인구와 유성구,홍성군 각각의 인구

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의 그래 와 같다.추정값에서는 모든 자료 범주에서

이원시스템 추정이 다른 추정방법에 비하여 크게 추정하고 있으며 RSE는 역

시 모든 자료범주에서 이원시스템 추정이 가장 낮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가

장 세분화 시킨 자료범주 A부터 가장 크게 범주화 한 자료범주 D로 가면서

RSE가 커지고 있다.반면 MSEr기 에서 이원시스템추정,단순회귀추정,비

추정이 비슷한 값으로 나타나면서,유성구에서는 세 가지 추정 모두 단순추

정보다 편향이 크기 때문에 단순추정의 MSE보다 큰 MSE를 보이고 홍성군

에서는 편향이 작기 때문에 단순추정의 MSE보다 작은 MSE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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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RSE

MSEr

<그림 4-1> 체 료에   주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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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E

MSEr

<그림 4-2>   주별  비



167

RSE

MSEr

<그림 4-3>   주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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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범주A 자료범주B 자료범주C 자료범주D

체

행정 351,756 351,756 351,756 351,756

조사 334,633 334,633 334,633 334,633

원 회귀추정 309,810 311,290 314,108 315,781

원 회귀RSE 0.6891 0.8927 1.0898 2.0784

원 회귀MSEr 1.0673 0.9254 0.6966 0.4975

단순회귀추정 312,645 312,558 313,841 313,840

단순회귀RSE 0.6419 0.8409 1.0132 1.9835

단순회귀MSEr 0.8382 0.8276 0.7117 0.5881

비추정 313,489 313,027 313,142 312,768

비RSE 0.7014 0.9096 1.1195 2.1289

비MSEr 0.7770 0.7953 0.7628 0.6522

DS추정 370,159 368,457 367,106 363,567

DSRSE 0.2420 0.2253 0.2133 0.2003

DSMSEr 0.7701 0.7829 0.7441 0.5975

단순추정 310,907 310,907 310,907 310,907

단순RSE 1.3907 1.8826 2.4636 4.9631

단순MSEr 1.0000 1.0000 1.0000 1.0000

유성구

행정 264,793 264,793 264,793 264,793

조사 258,595 258,595 258,595 258,595

원 회귀추정 238,252 239,304 241,278 242,438

원 회귀RSE 0.7152 0.9291 1.1886 2.2740

원 회귀MSEr 3.3072 2.7566 2.0124 1.1966

단순회귀추정 241,474 241,232 242,206 241,849

단순회귀RSE 0.6552 0.8555 1.0742 2.1204

단순회귀MSEr 2.3460 2.2351 1.7986 1.2593

비추정 242,406 242,253 242,380 241,880

비RSE 0.7164 0.9342 1.2029 2.2979

비MSEr 2.1037 1.9898 1.7728 1.2739

DS추정 269,414 268,986 268,493 265,873

DSRSE 0.2011 0.1995 0.1971 0.1882

DSMSEr 2.0821 1.9545 1.7191 1.1481

단순추정 247,951 247,951 247,951 247,951

단순RSE 1.4382 1.9547 2.5447 4.6030

단순MSEr 1.0000 1.0000 1.0000 1.0000

홍성군

행정 86,963 86,963 86,963 86,963

조사 76,038 76,038 76,038 76,038

원 회귀추정 71,558 71,985 72,830 73,343

원 회귀RSE 1.7971 2.3158 2.5667 4.8559

원 회귀MSEr 0.1227 0.1056 0.0726 0.0715

단순회귀추정 71,171 71,325 71,636 71,991

단순회귀RSE 1.6736 2.2023 2.4524 4.6979

단순회귀MSEr 0.1418 0.1357 0.1183 0.0997

비추정 71,083 70,773 70,762 70,887

비RSE 1.8979 2.4412 2.7505 5.1721

비MSEr 0.1489 0.1688 0.1665 0.1433

DS추정 100,746 99,471 98,613 97,694

DSRSE 0.7079 0.6366 0.5852 0.5416

DSMSEr 0.1415 0.1546 0.1483 0.0961

단순추정 62,956 62,956 62,956 62,956

단순RSE 3.8843 5.2130 6.8979 16.4957

단순MSEr 1.0000 1.0000 1.0000 1.0000

<표 4-6> 료 주별 치 결과 비

2)유성구 홍성군 성,연령별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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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구를 남녀로 구분하여 연령 별로 추정한 자료범주A 결과에서도

이원시스템 추정값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RSE는 가장 작게 나타났다.반

면,비추정군(원 회귀추정,단순회귀추정,비추정)은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

이고 있다. 한,연령 로 RSE를 살펴보면 20~29세는 모든 추정법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고,80세 이상에서도 커지고 있다.이러한 상은 MSEr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원 회귀추정의 MSEr가 노인연령 에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여

R

S

E

M

S

E

r

<그림 4-4> , 연 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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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연령 행정 조사
원

회귀

단순

회귀
비 DS 단순

남자

0-4 10,246 9,695 9,350 9,434 9,295 10,517 10,224

5-9 12,563 11,733 11,365 11,289 11,287 12,464 11,404

10-14 14,189 13,076 12,635 12,767 12,712 14,161 11,984

15-19 13,371 14,840 12,632 12,583 12,391 14,993 11,735

20-24 11,243 12,342 9,149 9,165 9,123 12,874 8,749

25-29 12,779 12,750 11,574 11,408 11,205 13,929 11,609

30-34 13,495 12,161 11,720 11,455 11,587 13,701 12,373

35-39 17,867 16,262 15,400 15,542 15,443 17,669 16,217

40-44 16,381 14,914 14,069 14,200 14,325 16,584 13,534

45-49 15,324 13,899 12,849 13,128 13,312 15,644 12,607

50-54 12,392 11,421 10,752 11,048 11,212 13,165 10,392

55-59 7,855 7,233 6,907 6,793 6,976 8,228 7,035

60-64 5,630 5,415 5,306 5,355 5,445 6,340 5,487

65-69 4,805 4,310 4,054 4,237 4,209 4,988 4,243

70-74 4,172 3,956 3,798 3,857 3,854 4,483 3,909

75-79 2,596 2,622 2,377 2,506 2,506 3,044 2,590

80-84 1,232 1,240 1,159 1,186 1,204 1,556 1,124

85+ 726 684 636 701 706 967 632

여자

0-4 9,593 9,130 8,821 8,860 8,806 10,078 9,433

5-9 11,539 10,764 10,503 10,507 10,526 11,721 10,769

10-14 13,136 12,239 11,470 11,728 11,522 12,873 10,862

15-19 11,866 12,834 10,526 10,839 10,882 12,825 9,938

20-24 9,890 11,908 8,332 8,565 8,697 11,805 8,283

25-29 11,455 10,623 10,583 10,483 10,520 12,868 11,295

30-34 14,240 13,041 12,617 12,552 12,590 14,427 13,516

35-39 17,472 16,250 15,706 15,552 15,607 17,359 15,830

40-44 15,968 14,392 13,356 13,769 13,894 16,228 12,628

45-49 14,420 12,974 12,224 12,248 12,560 14,604 11,864

50-54 11,585 10,535 10,261 10,427 10,547 12,357 10,261

55-59 7,495 6,794 6,528 6,749 6,786 8,046 6,697

60-64 5,663 5,389 5,143 5,222 5,222 6,368 5,327

65-69 6,131 5,389 5,109 5,202 5,238 6,364 5,101

70-74 5,878 5,538 5,172 5,308 5,277 6,484 5,487

75-79 4,204 4,204 3,977 4,116 4,114 5,160 4,025

80-84 2,469 2,416 2,333 2,394 2,410 3,173 2,298

85+ 1,886 1,660 1,418 1,471 1,501 2,112 1,443
DS:이원시스템 모형

<표 4-7> , 연 별 치 결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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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연령 원 회귀 단순회귀 비 DS 단순

남자

0-4 2.666 2.470 2.746 1.216 9.119

5-9 1.860 1.776 1.900 0.800 7.544

10-14 2.101 1.859 2.142 0.706 6.357

15-19 7.557 6.588 8.284 1.471 12.906

20-24 10.277 10.107 10.385 2.148 12.250

25-29 4.426 4.263 4.657 1.479 8.766

30-34 2.871 2.792 2.980 1.259 8.160

35-39 2.635 2.481 2.669 0.858 7.306

40-44 2.612 2.374 2.635 0.898 6.080

45-49 3.358 2.773 3.344 1.018 5.411

50-54 2.810 2.348 2.758 1.174 5.235

55-59 3.037 2.943 3.052 1.354 5.838

60-64 2.460 2.300 2.440 1.687 5.307

65-69 2.793 2.523 2.750 1.856 5.298

70-74 2.769 2.565 2.766 1.588 5.354

75-79 3.665 2.941 3.647 2.601 5.202

80-84 4.609 4.327 4.563 3.955 8.534

85+ 6.181 5.037 6.191 6.056 9.120

여자

0-4 2.419 2.341 2.453 1.400 8.570

5-9 1.844 1.704 1.898 0.913 8.217

10-14 2.659 2.327 2.712 0.706 6.424

15-19 4.299 3.917 4.291 1.241 7.490

20-24 6.685 6.385 6.434 2.464 8.027

25-29 3.978 3.905 4.059 1.901 8.313

30-34 2.520 2.343 2.594 1.077 7.618

35-39 1.909 1.815 1.958 0.723 6.913

40-44 2.981 2.428 2.960 1.362 5.809

45-49 2.992 2.747 2.951 0.974 5.681

50-54 2.679 2.314 2.716 1.214 5.628

55-59 2.498 2.198 2.508 1.499 5.241

60-64 2.407 2.281 2.389 1.790 4.934

65-69 2.758 2.507 2.769 1.546 4.945

70-74 2.657 2.425 2.647 1.775 5.100

75-79 2.991 2.669 2.978 2.348 4.967

80-84 3.736 3.312 3.716 3.463 5.957

85+ 5.387 4.866 5.188 3.396 7.015
DS:이원시스템모형

<표 4-8> , 연 별 RSE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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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연령 원 회귀 단순회귀 비 DS 단순

남자

0-4 0.158 0.106 0.196 0.154 1.000

5-9 0.212 0.280 0.289 0.246 1.000

10-14 0.150 0.086 0.116 0.080 1.000

15-19 0.485 0.484 0.591 0.507 1.000

20-24 0.788 0.779 0.801 0.743 1.000

25-29 0.704 0.872 1.138 1.040 1.000

30-34 0.289 0.564 0.422 0.338 1.000

35-39 0.645 0.475 0.598 0.494 1.000

40-44 0.329 0.242 0.189 0.143 1.000

45-49 0.604 0.341 0.254 0.174 1.000

50-54 0.398 0.152 0.103 0.050 1.000

55-59 0.722 1.124 0.535 0.377 1.000

60-64 0.321 0.208 0.206 0.137 1.000

65-69 1.422 0.305 0.430 0.342 1.000

70-74 0.785 0.425 0.472 0.335 1.000

75-79 3.532 0.986 1.133 1.024 1.000

80-84 0.417 0.245 0.189 0.223 1.000

85+ 0.640 0.256 0.396 0.646 1.000

여자

0-4 0.189 0.156 0.203 0.167 1.000

5-9 0.135 0.125 0.124 0.087 1.000

10-14 0.287 0.141 0.257 0.219 1.000

15-19 0.619 0.466 0.451 0.429 1.000

20-24 0.965 0.845 0.782 0.766 1.000

25-29 0.134 0.140 0.145 0.053 1.000

30-34 0.218 0.254 0.241 0.177 1.000

35-39 0.281 0.412 0.369 0.312 1.000

40-44 0.338 0.137 0.114 0.081 1.000

45-49 0.413 0.380 0.183 0.114 1.000

50-54 0.368 0.171 0.201 0.056 1.000

55-59 0.734 0.181 0.219 0.110 1.000

60-64 1.041 0.578 0.595 0.560 1.000

65-69 0.672 0.355 0.300 0.223 1.000

70-74 1.885 0.857 1.085 1.008 1.000

75-79 0.914 0.276 0.321 0.316 1.000

80-84 0.442 0.208 0.247 0.371 1.000

85+ 1.125 0.717 0.547 0.531 1.000
DS:이원시스템 모형

<표 4-9> , 연 별 MSEr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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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행정동별 인구

읍면동 인구로 자료범주A를 이용하 을 때 상 표 오차(RSE),평균제곱오

차비(MSEr)를 기 으로 추정방법을 비교하 다.

이원시스템 추정의 경우 유성구에의 모든 동에서 RSE가 1%이하로 가장

작았지만,홍성군에서는 다른 비추정들에 비하여 크게는 3%까지 크게 나타

나는 양상을 보 다.단순회귀추정의 RSE는 반 으로 안정 이며 다른 추

정법에 비하여 다소 작게 나타났다.MSEr기 에서는 이원시스템 추정과 단

순회귀 추정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원 회귀추정에서 오히려 특이하게 큰

값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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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행 동별  결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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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동 행정 조사 원 회귀 단순회귀 비 DS 단순

진잠동 29,379 25,805 24,633 24,493 24,560 28,300 25,248

온천1동 22,045 20,855 14,436 15,787 15,364 19,440 16,603

온천2동 34,710 43,192 35,690 35,969 35,704 38,440 34,915

신성동 28,441 28,435 28,270 28,374 29,979 32,861 30,386

민동 26,586 25,183 21,647 24,008 23,912 27,020 24,429

구즉동 57,311 53,171 53,673 53,448 53,546 58,476 57,736

노은1동 22,960 20,898 19,463 19,269 19,103 21,366 17,375

노은2동 43,361 41,056 40,440 40,126 40,237 43,511 41,259

홍성읍 42,172 39,113 37,082 35,989 35,399 49,294 30,482

천읍 10,403 8,336 7,181 7,408 7,431 11,694 7,046

홍북면 4,646 3,736 3,730 3,698 3,771 6,410 3,276

마면 3,951 3,348 3,311 3,389 3,375 4,245 3,364

홍동면 3,926 3,300 3,068 3,270 3,236 4,743 3,173

장곡면 3,548 2,893 2,793 2,798 2,863 3,840 2,704

은하면 2,908 2,550 2,351 2,346 2,423 2,734 2,194

결성면 2,652 2,276 2,193 2,286 2,332 3,723 1,963

서부면 3,959 3,170 3,087 3,088 3,212 4,331 2,703

갈산면 4,360 3,417 3,348 3,481 3,577 4,891 3,144

구항면 4,438 3,899 3,414 3,416 3,465 4,841 2,910
DS:이원시스템모형

<표 4-10> 행 동별 치 비

행정동 원 회귀 단순회귀 비 DS 단순

진잠동 1.656 1.567 1.704 0.606 4.322

온천1동 4.109 3.503 3.929 0.651 4.081

온천2동 2.610 2.522 2.628 0.712 3.827

신성동 2.250 2.105 2.212 0.725 5.720

민동 3.652 2.715 3.383 0.482 3.047

구즉동 0.783 0.758 0.797 0.392 3.206

노은1동 1.241 1.163 1.291 0.644 4.170

노은2동 1.244 1.198 1.262 0.385 3.211

홍성읍 3.362 3.219 3.696 0.908 7.806

천읍 2.493 2.199 2.548 1.965 4.992

홍북면 2.500 2.279 2.541 3.460 5.859

마면 2.489 2.090 2.527 2.656 4.818

홍동면 3.227 2.754 3.135 3.301 3.993

장곡면 2.732 2.423 2.775 4.585 5.254

은하면 3.491 3.038 3.509 3.034 6.103

결성면 3.363 2.560 3.278 6.517 4.749

서부면 2.601 2.309 2.575 2.913 4.539

갈산면 2.976 2.503 2.942 4.065 4.961

구항면 2.525 1.825 2.649 2.692 5.872
DS:이원시스템모형

<표 4-11> 행 동별 RSE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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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회귀 단순회귀 비 DS 단순

진잠동 1.0258 1.2452 1.1488 1.0517 1.0000

온천1동 2.2421 1.4021 1.6462 1.6274 1.0000

온천2동 0.8129 0.7540 0.8102 0.7988 1.0000

신성동 0.0633 0.0528 0.4137 0.3576 1.0000

민동 11.6960 1.6078 2.0222 1.4544 1.0000

구즉동 0.0177 0.0099 0.0133 0.0080 1.0000

노은1동 0.1637 0.2089 0.2537 0.2504 1.0000

노은2동 0.3520 0.6103 0.5169 0.3890 1.0000

홍성읍 0.0708 0.1384 0.1934 0.1746 1.0000

천읍 0.7638 0.4968 0.4783 0.4878 1.0000

홍북면 0.0352 0.0344 0.0419 0.2029 1.0000

마면 0.3087 0.2540 0.3009 0.5057 1.0000

홍동면 1.9774 0.2788 0.4468 0.8878 1.0000

장곡면 0.2839 0.2432 0.1292 0.5708 1.0000

은하면 0.3188 0.3213 0.1604 0.1580 1.0000

결성면 0.1146 0.0329 0.0843 0.5800 1.0000

서부면 0.0573 0.0504 0.0368 0.0757 1.0000

갈산면 0.1477 0.1177 0.3691 0.6563 1.0000

구항면 0.2406 0.2351 0.1952 0.2037 1.0000
DS:이원시스템모형

<표 4-12> 행 동별 MSEr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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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원시스템 모형과 단순회귀 모형의 제안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등록센서스를 통한 추정을 하여 이원시스템 모

형과 단순회귀 모형을 제안한다.유성구,홍성군 자료를 통하여 4가지 자료

범주에 하여 4가지 모형을 비교해 본 결과,모든 상황에서 RSE기 에서는

이원시스템 모형이 반 으로 우수한 것으로 보이지만 단순추정의 MSE에

한 각 추정방법의 MSE의 비 MSEr의 기 에서는 단순회귀 모형이 더 나

은 것으로 나타나서 어느 모형이 더 유용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그 이유는

두 모형으로 설명되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구체 으로 설명하면,단순회귀 모형은 특정집단(성,연령 별)에서 조사된

결과(조사자료)를 그 지역에 사는 그 집단의 상주인구라 가정하고 행정자료

를 보조정보로 사용하여 추정한다.반면 이원시스템 모형은 행정자료나 조사

자료가 모두 모든 상주인구를 포함하고 있지 못하며,행정자료나 조사자료

어느 곳에도 포함되지 못한 상주인구가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설정된 모

형이다.따라서 거의 모든 추정에서 이원시스템 모형에 의한 추정치의 편향

(偏向,bias)이 양(+)의 방향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고,이원시스템 모형에 의

한 추정치의 MSEr이 단순회귀 추정의 MSEr보다 커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한편 RSE를 비교해 보면 이원시스템 모형이 단순회귀모

형에 비하여 유성구의 각 동에서 작은 값을 나타내고 홍성군의 면에서는

부분이 크게 나타내는데 이는 RSE의 분모인 추정값이 단순회귀모형에 비하

여 큰 것과 홍성군의 낮은 연계율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

한편 와 같이 그래 를 이용하여 여러 상황에서 이원시스템추정법과 단

순회귀 추정법이 타 추정법에 비하여 RSE기 에서 더 좋다는 결론을 내렸는

데 이를 보다 정량 으로 확인하기 하여 동별 평균 RSE가 추정방법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연령 를 Block으로 하여 분산분석을 수행해 보았다.분석

결과는 추정법에 따라 RSE가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다

비교 결과 이원시스템 추정과 단순회귀 추정이 한 집단,비추정과 원 회귀

추정이 다른 한 집단으로 묶 다.반면에 MSE를 분석한 결과는 상했던

로 추정 방법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이원시스템 모형(DualSystem :DS모형)

이원시스템 모형은 미국 등에서 센서스의 과소집계(under-enumeration)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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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하기 하여 사용되어 왔던 모형(Krótki,1978)으로 최근에는 2001년

국의 OneNumberCensus(UnitedKingdom OfficeforNationalStatistics,

1998,2001)에서 과소집계 보정을 하여 용되었고 2008년 이스라엘 인구

조사에서도 사용되었다. 그런데 2008년 이스라엘 통합센서스(integrated

census)의 이론 근거가 된 연구를 수행한 Glickmen(2003)등은 이 고

모형이 센서스에서 나타나는 과다집계의 오차를 제 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

음을 지 하면서 모형의 확장을 시도하 다.그의 모형에서 사용된 분포에

한 가정은 다항분포(multi-nomialdistribution)와 포아송 분포(Poisson

distribution)이다.

N 명의 인구를 갖는 추정 상 특정지역( 컨 읍면동 수 )이 있는데,이

지역에 두 개의 조사 a,b가 진행된다고 하자.이 지역이 M 개의 부분 지역

(Plot,우리의 경우에는 행정동의 통)으로 분할(partition)되었다고 하고 Ni
는

i번째 Plot의 상주인구로서Ni=U
11(i)+U12(i)+U21(i)+U22(i)와 같이

표 된다.

여기서 확률 변수  는 ploti에 거주하면서  조건을 만족하는 인구

이다.a=1,b=1이라 함은 두 개의 조사에서 모두 확인된 것을 의미하는데

를 들면,a=1,b=2는 첫 번째 조사 a(우리 경우는 행정자료)에서 확인

되었으나 두 번째 조사 b(우리 경우는 시험조사 자료)에서는 조사되지 않은

사람 수이다.다른 경우도 유사하게 해석한다.U22(i)는 첫 번째 조사와 두

번째 조사에서 모두 조사되지 않는 인구로 찰 할 수 없는 값이다.이를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Y는 확인(조사)되었다는 뜻이고,N는 확인(조사)되지 않

았다는 뜻이다.

거주상태 행 료 시험 사 료

U11 Y Y Y

U12 Y Y N

U21 Y N Y

U22 Y N N

<표 4-13 > 거주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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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인구의 구성요소인 (    )가 갖는 다항분포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Ui∼Μult(Ni;p1+p+1,p1+(1-p+1),(1-p1+)p+1,(1-p1+)(1-p+1))

이때 p1+는 시험조사 자료에 있는 거주하는 인구 행정자료와 연계된

인구 비율이며,p+1는 행정자료에 있는 거주하는 인구 에서 시험조사 자

료와 연계된 인구 비율이다.여기서 p1+나 p+1이 ploti에 의존하지 않는

것은 모든 plot에서 동일한 확률을 가정한다.그리고 다항분포의 모수가

  으로 3개인 것은 어떤 한 개인이 행정자료와 조사자료에 포함되

는 사건은 독립을 가정한 것이다.

이 모형은 앞에서 언 했듯이 센서스의 사후조사를 통해 과소집계 문제들

을 해결하기 하여 주로 사용되었다.그러나 이 모형은 ploti에 거주하는

사람들만을 구별할 것이기 때문에 과다집계 즉,첫 번째 자료인 행정자료에

는 있으나 두 번째 자료인 시험조사 자료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한 이 지

역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된 인구를 모형이 포함하고 있지 않다

는 약 이 있다.이를 하여 X(i)라는 새로운 확률변수로 이들 인구를 나

타내고 이 값은 모수 인 과다집계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여 즉,

 가 되도록 하 다.이 모형을 사용하여 특정동의 성(),연령

()의 인구를 추정하기 하여 먼 개의 통을 갖고 있는 특정 동으로부터

표본으로 추출된 개의 통에서 각각 얻어지는 통(),성(),연령 ()의

      을 얻는다.이 값으로 부터 과소집계

모수 와 과다집계 모수 λ를 다음과 같이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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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수로부터 다음의 가 치를 산출한다.

 
 



표본통으로부터 산출된 가 치와 행정자료의 인구를 이용하여 인구를 추정

한다.

 
 



           

이때의 표 오차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이다.

2)이원 시스템 추정모형 사용을 한 자료 수집 방법

(1)통 단 연계

행정자료와 조사자료의 연계 작업이 동단 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통단

에서 정확한 연계 결과를 얻지 못하여 강제 으로 연계시키는 조정이 이루

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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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일 지역 내 거주하는 인구

2009년 한국인구학회 연구용역보고서에서 제기하 던 최소 추정 단 내

에서 이동(이사)한 인구(out-migratingpopulation)를 행정자료로부터 수집하

기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정하 다.

-연계되지 않은 행정인구에 포함되는 인구는 이주한 자들로 가정한다.

-이들 최소추정 역(통계 역)인 동일 읍면동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있

다고 가정한다.

-1년 이내에 A라는 동으로 입한 자 에서 A동에서 입한 자의 비율

(행정자료에서 생성할 수 있음)을 지난 1년 동안 A동에서 출한 자 A동

으로 입한자의 비율로 가정한다.

3)단순회귀모형

최소추정 역인 읍면동의 성,연령별 상주인구를 추정하기 해 읍면동을

구성하고 있는 통을 추출단 로 하여 표본을 추출한다.특정 동에 개의 통

이 존재 한다고 하자.개의 통에서 계통표본추출법으로 개의 표본통을

선택한다.

특정 동에서 추출된 표본으로 각 통에서 성( ,연령 별( 로 행정인구()

를 독립변수,조사인구()를 종수변수로 하여 단순회귀 추정을 수행하여 회

귀식   를 산출한다.산출된 회귀식으로부터 성(),연령 ()의 동인

구를 추정하기 하여 먼 개의 통을 갖고 있는 특정동 내의 각 통에 등

록된 성(),연령 ()의 평균인구 를 구한다.




 





(    ⋯)

이 값을 추정된 회귀식에 입하여 성(),연령 ()인 동평균 인구를 추정

하여 로 한다.그리고 이 값에 통의 갯수 을 곱하면 성(),연령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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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인구 추정치 을 얻게 된다.

  


표본통으로부터 추정한 행정동의 통 평균 추정인구에 행정동의 통의 수를

곱하면 특정 행정동의 인구를 추정하게 된다.

  

여기서 표 오차(SE)는 다음과 같다.

 

  



   


 
,     

 






4)특수상황 응

추정가정에서 표본의 특이 상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응하는 방안,

곧 비상조치(emergencymeasure)를 강구하 다.이원시스템 추정에서 표본

으로 추출된 모든 통에서 연계된 개체 수가 없으면 10세단 의 연령 구분

으로 이웃하는 역의 가 치( :남자 15-19세 역에서 연계건수가 0이면

남자 10-14세의 가 치를 남자 10-14세에서 연계건수가 0이면 남자 15-19세

의 가 치)를 사용하는 방식을 택하 다.

한편 단순회귀 추정에서는 세 가지 경우에서 다음과 같이 규칙을 세웠다.

-표본으로 추출된 모든 통에서 행정,조사자료가 모두 없는 경우는 추정값

을 0으로 하고 분산도 0으로 하 다.

-표본으로 추출된 모든 통에서 조사된 건수가 없고 행정자료 건수는 있는

경우는 편과 기울기가 모두 0이 되어 추정은 0이고 분산도 0으로 하

다.

-해당 역의 행정자료의 도수(인구,주택 수)가 0인 경우는 가 치를 부여

할 수가 없으므로 가 치를 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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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구 추정

가.성별,연령별 인구 추정

인구추정은 성,5세 단 연령별로 단순회귀모형과 이원시스템 모형을 사

용하여 추정하 다.유성구·홍성군의 남녀별 추정인구와 RSE는 다음의 그래

<그림 4-6>와 같다. 상했던 바와 같이 이원시스템 추정결과는 단순회귀

추정결과보다 큰 값을 보이고 있고 RSE는 유성구에는 85세를 제외하고 작은

값을 보이고 있고 홍성군에서는 10 이하 75세 이상을 제외하고 작은 값을

보이고 있다.단순회귀 추정의 경우에는 유성구에서는 남녀 모두 20 와 80

에서 6%이상의 큰 값을 보인다.반면에 홍성군의 경우는 이원시스템 추정

에서는 체로 10%이하인데 반하여 단순회귀추정의 RSE는 남자는 15-24세

여자는 20-24세에서 20%이상으로 다른 연령 에 비하여 크게 나타났다.읍면

동의 성,연령별 추정결과는 <부록 표 4-1>에 첨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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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여

R

S

E

R

S

E

<그림 4-6> ,  남 별 치  RSE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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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읍면동 인구 추정

읍면동별 인구 추정을 유성구와 홍성군의 순서로 살펴보았다.유성구의

결과를 보면 온천2동에서 조사자료가 단순회귀추정치와 이원시스템 추정치

보다 큰 값을 나타내었으며,유성구의 다른 행정동은 이원시스템 추정치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RSE를 살펴보면,모든 행정동에서 단순회귀추정의 RSE

가 이원시스템의 RSE보다 크게 나타났는데 특히 온천1동에서 가장 큰 차이

를 보이고 있다.

홍성군의 읍면동별 인구추정의 결과도 모든 행정동에서 이원시스템의 추정

값이 단순회귀추정값과 조사자료보다 큰 값을 보이고 있다.RSE는 단순회귀

추정의 RSE가 모든 행정동에서 높았던 유성구와는 달리 홍성군에서는 홍성

읍만이 단순회귀추정의 RSE가 높게 나타나고 여타 행정동은 이원시스템의

RSE가 높게 나타났다.

RSE

<그림 4-7> ,  동별 치  RSE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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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추정 역의 통합

가.통합과정

시산한 결과 RSE가 크게 나타나는 역이 지 않게 나타났다.이에 읍면

동별,성,연령추정인구의 RSE의 평균(mean)과 수(median)를 비교하고

성,연령별,혹은 읍면동별 통합의 필요성을 조사해 보았다.이원시스템 추정

의 RSE는 단순회귀추정의 RSE에 비하여 반 으로 낮기 때문에 단순회귀

추정의 경우를 주로 고려하면서 이원시스템 추정의 RSE는 보조 으로 참조

하 다.

주요 특성은 <그림 4-8>과 <그림 4-9>에 나타난 바와 같이,유성구의 경우

는 온천1동, 민동에서 성,연령별 추정인구의 평균 RSE가 5% 이상이고 그

리고 75세 이상의 고 연령층은 13%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홍성군의 경우

는 은하면의 평균 RSE가 23%가 넘었고 연령별 회귀추정인구의 동 평균

RSE는 반 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15~29세의 청년층에서 높게 나타났

다.

단순회귀추정 이원시스템추정

<그림 4-8>단순 귀 , 원시스   동별 RSE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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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회귀추정 이원시스템추정

<그림 4-9>단순 귀 , 원시스  별 연 별 RSE 비

구체 인 통합을 시도하기 에 먼 인구의 규모(absolutesize)에 따른

RSE의 차이를 보기 하여 최소 추정단 인 읍면동의 크기에 따라서 읍면동

을 두 개 는 세 개의 그룹으로 나 어 RSE의 변화를 조사하 다.유성구

는 동 인구가 30,000명 이상인 3개 동과 나머지 5개 동의 두 그룹으로,그리

고 홍성군은 10,000명 이상인 2개 동과 10,000명 미만이면서 3,900명 이상인

6개 동,그리고 나머지 3개동으로 그룹화 하여 연령별로 동 평균 RSE와 동

평균 MSE를 <그림 4-9>와 <그림 4-10>에 보여주고 있다.

유성구의 경우는 상한 로 인구규모가 작은 2개 그룹은 체로 RSE가

10%이상인 반면 인구규모가 큰 1개 그룹은 20 와 70 이후를 제외하고는

10%이하로 낮게 나타났고 이러한 양상은 홍성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홍성군의 읍면동의 크기가 유성구에 비하여 상 으로 작기 때문에 RSE는

모두 10%보다 높게 나타났다.이러한 상을 단순회귀추정과 이원시스템 추

정 모두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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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규 별 연  단순 귀 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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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규 별 연  원시스  RSE

따라서 본 에서는 실험 으로 유성구에서는 회귀추정의 RSE가 15% 이상

이면서 이원시스템 추정의 RSE도 높은 80세 이상을 75-79세 연령 와 통합

하여 보았다.한편 동 통합의 후보로 볼 수도 있는 온천1동과 민동의 경우

는 이상(異狀,outlier)통이 표본으로 추출된 결과이기 때문에 통합실험을 실

시하지 않았다.홍성군의 경우는 5-9세,20-24세,85세 이상 회귀추정 인구의

동 평균 RSE가 25%(85세 이상은 24%)이상으로 높게 나타나서 일단 이들을

추정구간의 실성을 감안하여 0-14세의 낮은 연령층과 15-24세의 청년층 그

리고 75세 이상의 높은 연령층으로 통합하 다.면 통합은 성,연령 평균RSE

가 23%인 은하면과 인 하고 있는 결성면과 통합하고 다시 이를 인 하고

있는 구항면과 통합하면서 RSE의 변화를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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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연령별 통합결과-유성구

75세 이상을 하나의 연령 로 통합하고 단순회귀 방법으로 추정한 인구의

RSE는 <그림 4-12>과 <그림 4-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통합하여 추정한 추

정치의 RSE들은 온천 1동의 여자인구를 제외하고는 부분 15% 이하로

어들었다.

<그림 4-11> 연  통합 후  75  상 남   RSE

<그림 4-12> 연  통합 후 후  75  상 여   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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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동 성 연령

통합 통합 후

행정동 성 연령

통합 통합 후

추정

값
RSE

추정

값
RSE

추정

값
RSE

추정

값
RSE

진잠동

남

75-79세 147.0 11.5

　 　

민동

남

75-79세 119.4 20.9

　 　80-84세 74.6 14.8 80-84세 56.1 20.9

85세이상 47.2 9.0 85세이상 27.6 44.7

계　 268.8 7.7 267.3 7.6 계　 203.1 14.9 202.5 12.8

여

75-79세 338.8 6.9

　 　 여

75-79세 167.5 25.0

　 　80-84세 169.6 12.6 80-84세 154.7 20.4

85세이상 104.1 11.2 85세이상 52.4 31.0

계 612.5 5.5 607.0 6.1 계 374.6 14.6 389.5 8.9

온천1동

남

75-79세 84.3 18.8

　 　

구즉동

남

75-79세 166.0 11.0

　
　

80-84세 65.0 16.8 80-84세 81.6 9.0

85세이상 48.9 22.8 85세이상 65.0 14.2

계　 198.2 11.2 175.1 12.7 계　 312.6 7.0 293.9 6.9

여

75-79세 198.3 20.7

　 　 여

75-79세 375.9 6.3

　 　80-84세 115.4 19.0 80-84세 236.1 9.5

85세이상 83.0 27.2 85세이상 150.1 9.1

계 396.7 13.0 399.3 19.2 계 762.1 4.6 757.0 5.1

온천2동

남

75-79세 184.2 5.9

　 　

노은1동

남

75-79세 57.4 23.0

　 　80-84세 88.7 26.1 80-84세 24.0 22.1

85세이상 46.0 24.9 85세이상 25.3 31.7

계　 318.9 8.8 327.6 11.6 계　 106.6 15.3 99.3 15.3

여

75-79세 296.0 7.7

　 　 여

75-79세 127.5 18.9

　 　80-84세 137.0 18.0 80-84세 71.7 16.4

85세이상 68.4 15.4 85세이상 60.3 24.9

계 501.4 7.0 499.0 7.7 계 259.6 11.8 254.8 8.8

신성동

남

75-79세 89.0 9.7

　 　

노은2동

남

75-79세 121.7 10.6

　80-84세 19.8 20.8 80-84세 92.4 19.5

85세이상 44.0 0.0 85세이상 35.1 24.2

계　 152.9 6.3 132.5 8.9 계　 249.2 9.5 254.5 8.6

여

75-79세 130.3 10.5

　 　 여

75-79세 243.0 9.5

　 　80-84세 95.4 12.4 80-84세 173.8 8.0

85세이상 89.0 7.8 85세이상 126.2 18.0

계 314.7 6.1 327.0 4.0 계 543.0 6.5 544.2 5.3

<표 4-14>  연 통합 , 후  결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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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연령별 통합결과-홍성군

홍성군의 연령 는 0-14세,15-29세,75세 이상을 통합하 고 그 결과는

<그림 4-14>,<그림 4-15>,<그림 4-16>,<그림 4-17>,<그림 4-18>,<그림

4-19>과 <표 4-15>,<표 4-16>,<표 4-17>로 요약 정리하 다.

유성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연령 를 통합하여 얻은 추정인구의 RSE는

남자 여자 합하여,모두 8개를 제외하고 모두 20% 이하로 낮아진 결과를 얻

었다.

<그림 4-14> 연  통합후   남  0-14    RSE

<그림 4-15> 연 통합 후   여  0-14    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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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연 통합후 남  15-29    RSE

<그림 4-17> 연 통합후 여  15-29    RSE

<그림 4-18> 연 통합후 남  75  상   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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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연 통합후 여  75  상   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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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동
성 연령

통합 통합 후
행정

동
성 연령

통합 통합 후

추정

값
RSE

추정

값
RSE

추정

값
RSE

추정

값
RSE

홍성

읍

남

0-4세 997.5 4.9
　

　

　

　

홍북

면

남

0-4세 122.5 10.6
　

　

　

　
5-9세 1170.4 5.9 5-9세 79.4 13.9

10-14세 1409.1 7.0 10-14세 79.0 13.6

계 3577.0 3.6 3625.9 5.9 계 280.9 7.2 265.4 13.2

15-19세 2794.3 27.8
　

　

　

　

15-19세 78.6 31.7

20-24세 1212.2 44.6 20-24세 62.4 13.5

25-29세 879.2 14.6 25-29세 64.3 11.5

계 4885.7 19.5 4671.0 28.7 계 205.3 13.3 189.7 15.2

75-79세 243.5 6.9
　

　

　

　

75-79세 108.9 16.8

80-84세 130.6 10.8 80-84세 27.5 17.4

85세이상 73.4 13.6 85세이상 24.0 0.0

계 447.4 5.4 448.1 6.2 계 160.4 11.8 156.9 11.5

여

0-4세 936.5 4.4
　

　

　

　

여

0-4세 48.0 9.0

5-9세 1108.1 5.5 5-9세 70.3 5.2

10-14세 1211.4 4.2 10-14세 90.0 0.0

계 3256.0 2.8 3258.7 4.4 계 208.3 2.7 213.4 2.6

15-19세 1604.4 18.9
　

　

　

　

15-19세 106.0 14.2

20-24세 1036.3 32.0 20-24세 39.7 70.9

25-29세 1241.4 21.9 25-29세 12.0 55.9

계 3882.0 13.5 3829.5 20.2 계 157.7 20.7 151.4 17.8

75-79세 517.3 3.0
　

　

　

　

75-79세 158.1 16.7

80-84세 230.0 4.7 80-84세 79.0 20.2

85세이상 197.6 16.2 85세이상 60.0 20.4

계 944.9 3.9 943.9 4.3 계 297.1 11.2 296.0 17

천

읍

남

0-4세 116.7 10.5

마

면

남

0-4세 21.1 33.2

5-9세 74.2 14.3 5-9세 43.3 17.3

10-14세 178.1 17.8 10-14세 77.7 9.1

계 368.9 9.6 360.5 9.8 계 142.0 8.8 133.2 9.5

15-19세 210.6 19.4 15-19세 71.5 12.2

20-24세 82.3 19.2 20-24세 45.5 14.1

25-29세 130.8 25.0 25-29세 47.7 17.4

계 423.7 12.9 449.1 12.6 계 164.7 8.3 182.4 7.8

75-79세 190.3 14.3 75-79세 130.3 7.6

80-84세 105.1 15.6 80-84세 65.8 14.1

85세이상 62.9 15.0 85세이상 11.0 33.6

계 358.4 9.3 356.4 4.6 계 207.2 6.8 216.7 7.6

여

0-4세 82.1 23.4

여

0-4세 27.5 16.6

5-9세 77.5 17.8 5-9세 44.3 34.7

10-14세 163.7 8.6 10-14세 56.4 12.5

계 323.4 8.5 327.6 6.3 계 128.3 13.7 128.0 18.6

15-19세 197.2 17.4 15-19세 53.6 29.3

20-24세 85.2 12.3 20-24세 43.4 28.5

25-29세 129.9 17.0 25-29세 44.0 45.2

계 412.4 10.2 411.8 7.5 계 141.0 20.0 143.1 13.4

75-79세 333.3 10.5 75-79세 157.2 10.9

80-84세 166.7 24.5 80-84세 91.2 24.0

85세이상 111.5 25.3 85세이상 53.7 18.7

계 611.6 9.9 596.4 6.5 계 302.1 9.8 295.4 4.9

<표 4-15>  연 통합 , 후 결과 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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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동
성 연령

통합 통합 후
행정

동
성 연령

통합 통합 후

추정

값
RSE

추정

값
RSE

추정

값
RSE

추정

값
RSE

홍동

면

남

0-4세 31.4 26.6

은하

면

남

0-4세 0.0 0.0

5-9세 49.4 14.2 5-9세 10.0 54.0

10-14세 97.5 8.6 10-14세 47.2 12.0

계 178.3 7.7 156.4 6.9 계 57.2 13.7 108.1 3.4

15-19세 59.8 28.3 15-19세 40.3 24.6

20-24세 44.8 27.0 20-24세 21.5 39.4

25-29세 44.2 22.7 25-29세 37.9 60.1

계 148.8 15.5 162.3 12.2 계 99.6 26.3 100.8 25.2

75-79세 161.0 14.2 75-79세 98.2 19.9

80-84세 39.0 16.4 80-84세 38.6 27.5

85세이상 25.5 37.6 85세이상 42.1 11.4

계 225.5 11.4 221.6 14.9 계 178.8 12.7 175.1 8.4

여

0-4세 18.5 45.7

여

0-4세 12.0 0.0

5-9세 32.1 24.5 5-9세 24.0 0.0

10-14세 69.1 8.6 10-14세 8.0 116.9

계 119.7 10.8 97.1 18.4 계 44.0 21.3 76.6 14.0

15-19세 83.1 10.0 15-19세 51.7 20.9

20-24세 67.8 22.4 20-24세 8.9 30.8

25-29세 45.4 38.6 25-29세 12.0 90.0

계 196.3 12.5 184.8 11.5 계 72.6 21.4 64.6 38.7

75-79세 148.3 18.5 75-79세 107.8 9.2

80-84세 97.0 9.0 80-84세 77.0 0.0

85세이상 40.2 28.0 85세이상 74.6 7.9

계 285.5 10.8 286.9 9.5 계 259.3 4.4 267.4 4.4

장곡

면

남

0-4세 20.3 29.9

결성

면

남

0-4세 19.3 0.0

5-9세 41.9 38.3 5-9세 11.0 42.5

10-14세 59.0 25.2 10-14세 42.0 22.3

계 121.2 18.7 124.6 27.2 계 72.3 14.5 83.2 7.5

15-19세 27.5 18.9 15-19세 19.3 55.0

20-24세 21.0 56.9 20-24세 28.7 28.6

25-29세 48.0 15.5 25-29세 32.9 27.4

계 96.5 15.6 91.3 23.7 계 80.9 20.0 53.0 25.3

75-79세 104.6 9.0 75-79세 112.3 6.1

80-84세 71.7 17.5 80-84세 38.5 12.1

85세이상 25.7 18.7 85세이상 16.1 30.4

계 202.0 8.1 190.4 1.1 계 166.9 5.8 175.2 5.6

여

0-4세 32.2 31.4

여

0-4세 12.5 0.0

5-9세 40.1 38.4 5-9세 25.5 22.2

10-14세 55.6 21.6 10-14세 40.5 20.9

계 128.0 17.2 124.7 18.3 계 78.4 13.0 71.3 18.3

15-19세 29.9 14.6 15-19세 0.0 0.0

20-24세 20.2 47.3 20-24세 20.9 13.5

25-29세 16.7 32.9 25-29세 18.4 35.3

계 66.7 17.7 68.5 16.0 계 39.3 18.0 34.5 17.5

75-79세 178.7 14.4 75-79세 145.0 22.7

80-84세 78.7 2.0 80-84세 102.5 6.5

85세이상 46.1 33.0 85세이상 33.3 32.4

계 303.5 9.9 297.1 10.7 계 280.8 12.5 256.0 7.1

<표 4-16>  연 통합 , 후 결과 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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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동
성 연령

통합 통합 후
행정

동
성 연령

통합 통합 후

추정

값
RSE

추정

값
RSE

추정

값
RSE

추정

값
RSE

서부

면

남

0-4세 35.0 0.0

구항

면

남

0-4세 46.9 12.7

5-9세 38.8 25.2 5-9세 13.3 73.9

10-14세 58.3 26.4 10-14세 43.8 22.8

계 132.1 13.8 126.9 15.3 계 104.0 14.7 154.5 8.88

15-19세 53.8 18.3 15-19세 89.3 5.1

20-24세 71.0 6.9 20-24세 63.6 6.7

25-29세 36.6 26.8 25-29세 79.4 13.2

계 161.3 9.1 174.7 13.7 계 232.3 5.3 244.5 1.0

75-79세 114.2 9.9 75-79세 115.7 10.1

80-84세 60.0 12.0 80-84세 44.1 13.0

85세이상 21.1 35.8 85세이상 31.0 0.0

계 195.4 7.9 184.1 6.8 계 190.8 6.8 192.5 6.4

여

0-4세 48.7 17.4

여

0-4세 25.7 37.2

5-9세 23.8 21.5 5-9세 39.6 30.9

10-14세 74.1 22.6 10-14세 28.3 18.5

계 146.6 13.3 146.4 12.2 계 93.5 17.5 113.0 10.1

15-19세 75.0 14.3 15-19세 62.0 3.2

20-24세 27.7 49.1 20-24세 79.2 15.6

25-29세 63.0 18.7 25-29세 94.4 14.3

계 165.6 12.6 178.8 14.6 계 235.6 7.8 241.0 11.9

75-79세 162.2 13.6 75-79세 175.7 4.8

80-84세 97.4 10.9 80-84세 107.6 4.1

85세이상 35.1 30.1 85세이상 26.8 46.0

계 294.6 9.0 311.1 5.2 계 310.1 5.0 300.3 4.4

갈산

면

남

0-4세 15.2 17.4

5-9세 14.7 61.5

10-14세 79.7 17.1

계 109.6 15.1 107.2 20.6

15-19세 80.7 21.6

20-24세 48.6 24.5

25-29세 88.8 7.1

계 218.1 10.1 204.9 5.6

75-79세 157.8 16.1

80-84세 62.8 27.7

85세이상 29.5 45.5

계 250.1 13.4 246.2 11.5

여

0-4세 34.6 17.4

5-9세 20.7 43.2

10-14세 47.7 14.6

계 103.0 12.5 93.4 6.5

15-19세 68.5 15.5

20-24세 35.1 15.0

25-29세 29.3 16.4

계 133.0 9.6 129.4 14.3

75-79세 155.2 6.9

80-84세 112.9 1.8

85세이상 58.0 28.8

계 326.1 6.1 316.1 7.9

<표 4-17>  연 통합 , 후 결과 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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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하 과 결  통합  후 비 - 남

<그림 4-21> 하 과 결  통합  후 비 - 여

라.면통합-은하면,결성면과 구항면

은하면을 인 한 결성면과 통합 한 후 단순회귀로 추정하여 구한 RSE는

<그림 4-20>,<그림 4-21>으로 도표화하 다.남자는 45세부터 64세 사이와

85세 이상을 제외하고 체 으로 RSE가 어들었다.여자는 15-24세 사이는

통합 의 RSE가 더 낮고,그 밖의 연령 에서는 체 으로 RSE가 어들었

다. 그러나 RSE가 아직 높은 값을 보이고 있어서 은하면과 결성면에 인

한 구항면을 통합하 는데,그 결과는 <그림 4-22>,<그림 4-23>과 <표

4-18>으로 도표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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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하면 결성면 구항면 은하결성 은하결성구항

통합　 통합　

성 연령 추정

값

RSE 추정

값

RSE 추정

값

RSE 추정

값

RSE 추정

값

RSE

남자 0-4 0 0 19.3 0 46.9 12.7 38 0 83.9 10.3

5-9 10 54 11 42.5 13.3 73.9 20.8 32.3 77.3 29.6

10-14 47.2 12 42 22.3 43.8 22.8 88.03 11.7 123.2 13.7

15-19 40.3 24.6 19.3 55 89.3 5.1 76.43 30.2 154.3 16.3

20-24 21.5 39.4 28.7 28.6 63.7 6.7 51.44 21.7 98.2 18.9

25-29 37.9 60.1 32.9 27.4 79.4 13.2 70.72 32.3 128.1 20.7

30-34 12.5 52.9 21.7 16.6 92.1 5.7 37.05 20.8 131.6 11.9

35-39 55.8 16 41.2 9.3 115 3.7 105.36 10.4 212.7 6.4

40-44 22.7 75.4 64.1 8.2 43.8 8.3 88.2 22.7 129.7 16.1

45-49 88.5 11.8 86.7 6.2 95.1 5 176.67 6.9 259.5 6.1

50-54 72.1 22.6 79.9 11.9 222.9 5.2 150 12.9 354.0 9.3

55-59 80.4 29.5 115.3 6.8 132.9 9.8 207.34 15.8 332.6 10.6

60-64 100 0 96.5 6.9 98.8 6.1 202.53 3.7 297.9 3.3

65-69 128.1 8.6 110.3 5.2 141.8 12.6 238.93 4.8 383.9 5.8

70-74 146.6 5.7 116.7 4.6 184.6 5.4 264.21 4 449.5 5.3

75-79 98.2 19.9 112.3 6.1 115.7 10.1 209.4 9.6 324.6 7.1

80-84 38.6 27.5 38.5 12.1 44.1 13.1 77.33 15.7 119.7 10.8

85+ 42.1 11.4 16.1 30.4 31 0 53.9 19 86.2 11.3

여자 0-4 12 0 12.5 0 25.7 37.2 24.5 0 55.8 23.4

5-9 24 0 25.5 22.2 39.6 30.9 42.5 14.4 85.8 16.0

10-14 8 116.9 40.5 20.9 28.3 18.5 70.34 23.8 112.1 20.8

15-19 51.7 20.9 0 0 62 3.2 45.09 38.3 111.5 15.1

20-24 8.9 30.8 20.9 13.5 79.2 15.6 23.52 20 120.2 20.3

25-29 12 90 18.4 35.3 94.4 14.3 31.18 42.1 113.6 20.7

30-34 34 0 29.6 19 72.3 5.9 65.74 8.5 125.6 7.0

35-39 29 0 11.2 54.1 63.6 12.1 31.84 33.6 100.8 16.0

40-44 49.7 25.4 57.8 32.7 40.5 6.2 104.25 20.5 132.6 18.5

45-49 97.7 11.1 63.1 20 135.7 9.6 133.73 12.1 288.7 8.1

50-54 106.4 16.1 139.3 4.4 161.1 6.7 242.38 8.2 377.9 7.2

55-59 142.3 13.8 105.9 5.4 152 10.8 200.61 14.2 354.2 8.9

60-64 106.1 19.8 129.4 8.5 136.2 5.2 219.14 10.3 353.8 6.4

65-69 164.3 3.6 105.1 7.8 135.5 22.2 283.91 7.5 424.5 9.0

70-74 198.7 9.8 193.8 10.1 225.9 3.5 381.31 8 607.3 4.9

75-79 107.8 9.2 145 22.7 175.8 4.8 297.66 12.3 458.7 7.8

80-84 77 0 102.5 6.5 107.6 4.1 160.6 7.6 248.8 8.8

85+ 74.6 7.9 33.3 32.4 26.8 46 113.41 13.1 138.9 17.2

<표 4-18>   통합 , 후 결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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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통합 남  연  RSE

<그림 4-23>  통합 여  연  RSE

구항면까지 통합한 후,실시한 시산의 결과에서, RSE는 남자의 경우 25%

이하 여자의 경우 30%이하까지 낮아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따라서

읍면동별 통합을 실시한 후,추가 으로 연령 별로 통합을 동시에 행한다면

향후 정해지는 목표 RSE를 만족시킬 수 있으리라고 본다.

라.연령,면 통합 방향 토의

성,연령 등의 추정 역을 선택 으로 통합시켜서 실험한 결과와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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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단 를 통합시켜서 실험한 결과 모두 상 으로 크게 산출된 RSE를 감

소시키는 상을 확인하 다. 그러나 실 으로 통계이용자를 고려한다면

추정단 를 읍면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재 5세

단 연령 별 추정 역을 하게 통합하는 방안을 심층 으로 연구할 필

요가 있다고 본다.

연구방향은 (1)모든 읍면동에 하여 동일한 추정 역을 결정하는 방안과

(2)인구규모에 따라서 추정 역을 다르게 하는 방안을 비교해야 하는데

의 실험결과에서 얻은 0-14세,15-29세와 75세 이상을 기통합 역으로 하여

연구를 시작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통합의 기 으로 목표 RSE를 결정하는 것 역시 별도의 연구주제가 된

다.이 연구의 핵심 부문은 등록 센서스 방식에 의한 인구추정의 정확성을

통 인 표본추출에 의한 표본추출오차(samplingerror)와 주민등록자료의

비표본오차(non-samplingerror)를 연계시키는 방법이 될 것으로 단하고

있다.따라서 목표 RSE를 결정할 때,이 목표값(targetvalue)이 주민등록인

구와 상주인구의 차이에서 생겨나는 오차보다 작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

켜야 한다.

읍면동 단 의 추정을 고수하기 한 하나의 다른 방안은 읍면동 내의

표본,즉 추출단 (통이나 조사구 등)의 추출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다.본 연

구의 실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통합이 필요한 읍면동은 추출단 의 수가

작기 때문에 이런 경우,표본조사는 수조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동일 읍면동 내에서도 추정 역에 따라서 RSE의 크기가 다양하기 때

문에 읍면동의 표본크기 결정은 각 읍면동의 RSE가 큰 추정 역과 연계되어

야 한다.이러한 작업이 읍면동별로 진행되어야 할지, 는 반 인 기 을

가지고 연구되어야 할지를 단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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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구 추정

행정자료로부터 가구수를 추정하는 문제의 핵심은 2009년 한국인구학회

연구용역보고서의 결과에서도 언 된 바와 같이,주민등록자료의 세 정의

를 조사자료의 가구 정의와 연계 시키는 것이다.본 연구의 가구수 추정을

정확하게 실시하기 하여 통계청에서는 가족 계등록부를 활용하기 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하 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등록부 자체의 획득

(acquisition)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2009년 연구결과를 더 이상 발 시킬 수가 없었다.따라서 세 와 가구의 연

계를 필요로 하는 이원시스템 추정법을 사용할 수가 없었고 본 연구의 추정

에는 표본으로 추출된 통의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이용하 다. 한 최소추

정 역을 가구원수와 가구유형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수행하 다.

가구원수는 1인에서 5인까지 그리고 6인 이상으로 6개의 범주로 하 고

가구구분을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코드 1),가족과 가족 외로 구성된 가구

(코드 2),1인 가구(코드 3),5인 이하의 남남(코드 4)그리고 6인 이상의 남

남(코드 5)으로 5개의 범주로 구분하 다 그러나 가구구분의 가구원수 2이상

에서 코드 2,4,5는 통단 에서 0인 경우가 단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비 연(non-kin)이 함께 사는 경우를 통합하여 가구구분 1,2,3으로 하여 추

정하고 이를 비교하 다.그런데 이때 몇 개의 추정 역에서 추출된 표본 통

이나 는 읍면동 행정자료에서 건수가 0인 경우에는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강제추정을 실시하 다.추정결과 유성구의 가구원수별 가구수 추정에

서 RSE는 모두 1% 이하를 보이고,5개로 분류한 가구구분 1추정에서 RSE

는 연가구와 1인가구는 1% 이하인 반면 6인 이상 비 연은 5% 수 의 상

으로 높은 값을 보이고 있으나,3개로 구분한 가구구분 2에서는 비 연

을 포함한 가구의 추정에서 RSE가 2% 수 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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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  가 수 치  RSE 

RSE

가

수

가

1

가

2

그러나 홍성군의 경우 1인가구와 6인 이상 가구의 가구수 추정에서 RSE가

1.6%로 가장 높은 값을 보여주지만,가구구분 1의 가구수 추정에서는 연

가구와 1인가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5% 이상으로 유성구에 비하여 크게 나

타났다.이는 홍성군에는 비 연을 포함하는 가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나타

나는 것으로 시군에 따라 가구구분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다.

자세한 추정결과는 <부록 표 4-2>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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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가 수 치  RSE
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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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택 추정

주택추정은 다른 추정과는 달리 건축물 장에 통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

에 통을 추출할 수 없어서 읍면동별 추정을 할 수가 없고, 신에 읍면동을

추출단 로 하여 표본을 추출하고 유성구와 홍성군의 주택수를 추정하 다.

유성구 8개 읍면동 에 2개 읍면동을 표본으로 추출하 고 홍성군 11개 읍

면동 에 3개 읍면동을 표본으로 취하 다.주택 추정을 하기 해 건축물

장의 99,159거처,조사자료의 99,095개 거처를 읍면동별 거처의 종류,건축

연도,주거용 연면 별로 범주화하여 유성구와 홍성군에 해서 각 역을

추정을 하 다.

각 특성별 분류양상은 거처의 종류는 일반단독주택(11),다가구단독주택

(12), 업겸용단독주택(13),아 트(20),연립주택(30),다세 주택(40),비거주

용건물내주택(50),기타(99)로 8개의 범주로 나 어져 있었고,건축연도는 조

사표에서 12그룹으로 나 어져 있었고 주거용 연면 은 10개의 그룹(23.1㎡

미만,29.7㎡미만,46.2㎡미만,62.7㎡미만,95.7㎡미만,128.7㎡미만,161.7㎡미

만,227.7㎡미만,326.7㎡미만,326.7㎡이상)으로 범주화 되어 있었다.

그러나 무 많은 셀(분류 역)의 도수가 0이므로 범주통합의 필요성이

있어서 행정자료인 건축물 장을 거처종류,건축연도,연면 에 하여 교차

분석을 하여 기존범주를 통합조정 하 다.거처종류는 일반단독주택(11),다

가구단독주택(12), 업겸용단독주택(13)을 묶어서 단독주택(10)으로 하 고,

연립주택(30),다세 주택(40)을 공동주택(30)으로 하고 기타(99)는 제외하

다.12개로 분류하 던 건축연도는 (1)2005년 이후 건축된 거처를 한 그룹으

로,(2)2000년부터 2004년 사이에 건축된 거처를 한 그룹,(3)1995년에서

1999년 사이에 건축된 거처를 한 그룹,(4)1990년에서 1994년 사이에 건축된

거처를 한 그룹,(5)그리고 1989년 이 에 건축된 거처를 한 그룹으로 통합

하 다.면 은 (1)46.2㎡미만을 한 그룹,(2)46.2㎡이상 62.7㎡미만을 한 그

룹,(3)62.7㎡이상 95.7㎡미만을 한 그룹,(4)95.7㎡이상 128.7㎡미만을 한 그

룹(4),그리고 (5)128.7㎡이상을 한 그룹으로 통합하 다.그리고 유성구에서

2개의 동만을 표본으로 추출하 기 때문에 단순회귀추정을 할 수가 없어서

비추정을 사용하여 유성구와 홍성군의 주택수를 범주별로 추정하 다.

통합한 역을 최소추정 역으로 하여 추정한 결과 유성구,홍성군의 주택

추정치의 RSE는 모두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표본의 크기가 2,3인 상황에서

불가피한 결과라고 본다.자세한 추정결과는 <부록 표 4-3>을 참고하기 바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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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  주택수 치  RSE
주택수 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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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주택수 치  RSE
주택수 RSE

제4 결론

본장에서는 제2장에서 추정을 하여 구축한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방법을

비교하는 사 검토단계와 시산 과정에서 검토할 각종 사항들을 상세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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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추정방법을 비교하는 사 검토에서는 2008년과 2009년의 통계청 내부자료

와 한국인구학회의 연구용역보고서에서 제안되고, 용한 바 있는 의도 인

범주화에 근거한 회귀식을 이용한 추정방법 검토와 추정방법 안에 한

비교 과정이다.의도 인 범주화를 통하여 생성된 회귀식을 이용하는 방법은

의도 인 범주화에 따른 다수의 의사변수(dummyvariable)사용의 향으로

추정치에 한 상 표 오차(RSE)가 반 으로 커지는 상이 나타났기 때

문에,이들을 그 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 다.추정방법의 비교

검토는 이원시스템 모형과 단순회귀 모형,원 을 지나는 원 회귀모형 그리

고 단순 비추정을 한 모형과 기 모형으로 행정자료를 활용하지 않는 단

순 추정을 한 모형 등 5가지 모형과 추정방법을 비교하 다.그러나 이원

시스템 모형은 조사자료의 특성치를 참값(truevalue)으로 보고 추정을 시도

하는 다른 추정모형과 달리 행정자료,조사자료에 모두 포함되지 않은 개체

의 수도 추정하여,모집단의 특성치인 모수(parameter)로 하려는 취지를 가

지고 개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따라서 상 오차(RE)나 상 표 오차

(RSE)등을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지만 이스라엘,이탈리아 등

등록센서스를 비하거나 이미 수행하고 있는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등을 고려하여 제안하 고(IsraelCentralBureau ofStatistics,2005;Italy

NationalInstituteofStatistics,2010b),나머지 비추정군 에서 가장 좋은

단순회귀모형을 이용한 추정방법을 제안하 다.이 모형을 이용하여 유성구

와 홍성군의 상주인구를 추정하 는데 통계청에서 최소추정 역으로 기 하

고 있고 성,5세 단 연령별 인구 추정을 기본으로 하 다.추정결과 유성

구의 경우는 성,5세 단 연령 별 추정치의 RSE는 단순회귀 추정의 경우

평균 3.80,표 편차 1.75,최 값은 10.07이고 이원시스템 추정의 경우 RSE

의 평균은 1.70,표 편차 1.41,최 값은 7.76이다.홍성군의 경우는 단순회

귀추정의 RSE는 평균 6.82,표 편차 6.48,최 값이 31.80이며 이원시스템

추정은 평균 4.13,표 편차 1.68,최 값 9.35이다.홍성군이 유성구보다 RSE

에서 큰 값을 보인다.

유성구 8개 읍면동 단순회귀 추정의 평균 RSE는 1.94,표 편차는 0.93,

최 값은 3.50이다.이원시스템 추정의 경우는 평균이 0.57,표 편차 0.14,

최 값은 0.72이다.홍성군의 11개 읍면동은 단순회귀추정의 RSE 평균은

2.47,표 편차는 0.41,최 값은 3.22이고,이원시스템추정의 RSE의 평균은

3.28,표 편차는 1.45,최 값이 6.52이다.

읍면동에서 성,5세 단 연령별로 추정치의 RSE의 값을 보면 다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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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데 를 들어 유성구의 노은1동은 성,5세 단 연령별 36개 범주의

단순회귀 추정의 RSE평균이 8.93,표 편차 7.04,최 값이 31.72이고,이원

시스템 추정의 RSE평균은 5.29,표 편차는 6.25,최 값은 38.44이다.홍성

군에서 RSE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는데 홍성군 장곡면의 단순회귀 추정의

RSE는 평균이 20.19,표 편차가 14.79,최 값은 61.58이고 이원시스템 추정

의 RSE는 평균이 14.96,표 편차가 12.72,최 값은 68.59이다.

이런 결과에서 유성구의 경우 75세 이상 그리고 홍성군의 경우는 0~14세,

15~29세,75세 이상의 연령 에서 RSE가 크게 나타나고 한 홍성군의 각

읍면이 모두 RSE가 크게 나타난 을 주목하고 추정 역의 통합효과를 분석

하 다.분석방법은 상기의 연령 를 구,군별로 통합하고,홍성군에서 가장

RSE가 큰 두 개의 면인 은하면과 결성면을 통합하고 다시 인 한 구항면을

통합하 다.통합결과 유성의 부분의 동에서 75세 이상의 인구가 RSE15%

이하로 떨어지고 홍성군 역시 크게는 아니지만 반 으로 작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면 면 통합 결과 역시 부분의 연령 에서 RSE가 20% 이하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한편 가구추정은 통단 의 연계가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구원수와 가구구분으로 형성되는 역에 해서 단순

회귀추정만 수행하 는데 무 많은 범주에서 가구수가 0이 나타났기 때문

에 가구구분을 5개의 범주에서 3개의 범주로 통합하 다.구군단 의 모든

역에서 RSE는 6%이하로 나타났다.통정보가 없는 주택추정은 유성구에서

2개동,홍성군에서 3개동을 계통추출(systematicsampling)하여 구,군 단 의

주택수를 비추정 방법으로 추정하 다.그런데 표본의 크기가 2~3개이기 때

문에 RSE가 크게 나와서 결과를 분석하거나 별도의 시사 을 찾을 수는 없

었다.

제5 정책 건의 사항

본 장에서 고찰한 상주인구의 추정방법은 두 가지로 이원시스템 모형을 이

용하는 것과 일반 인 단순회귀모형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 두 모형은 기본

으로 "상주인구"(usual-residentpopulation)에 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모형을 써야 하는지에 한 포 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이스라엘의 통합센서스 운 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원시스템 모형을

활용하기 해서는 "과다집계모수"(over-coverageparameter)를 추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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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료수집의 어려움을 극복하여야 한다.본 연구에서는 행정자료에 포함된

입 련 자료가 출실태를 반 한다는 강한 가정을 사용하 는데 이 가정

의 실 타당성에 논의가 있어야 하고 이 논의는 과다집계를 한 자료조

사를 별도로 기획할 것인가에 이르기까지 확 되어야 한다고 본다.본 과제

에서 기본 으로 기 했던 최소추정 역인 읍면동의 성,5세 단 연령별 상

주인구와 가구구분,가구원수별 가구수 그리고 거처종류,건축년도,건축면

별 주택수 등이 홍성군의 추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실 으로 허용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다는 에 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표본추출에

한 세부과제의 연구결과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지역에 따라서 최소추정역

역을 다르게 하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종합 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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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4>

4-1.인구추정 결과

-유성구 홍성군 체 결과

-유성구 홍성군 행정동별 결과

-유성구 성,연령별 결과

-홍성군 성,연령별 결과

-유성구 행정동별 성,연령별 결과

-홍성군 행정동별 성,연령별 결과

4-2.가구추정 결과

-유성구 홍성군 체 결과

-유성구 행정동별 결과

-홍성군 -행정동별 결과

4-3.주택추정 결과

-유성구 결과

-홍성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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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4-1>인구추정 결과

1.유성구․홍성군 체 결과

시군구
단순회귀

추정

단순회귀

RSE

이원시스템

추정

이원시스템

RSE
조사 행정

유성구 241,474 0.66 269,414 0.20 258,595 264,793

홍성군 71,171 1.67 100,746 0.71 76,038 86,963

2.유성구․홍성군 행정동별 결과

행정동
단순회귀

추정

단순회귀

RSE

이원시스템

추정

이원시스템

RSE
조사 행정

진잠동 24,493 1.57 28,300 0.61 25,805 29,379

온천1동 15,787 3.50 19,440 0.65 20,855 22,045

온천2동 35,969 2.52 38,440 0.71 43,192 34,710

신성동 28,374 2.10 32,861 0.72 28,435 28,441

민동 24,008 2.71 27,020 0.48 25,183 26,586

구즉동 53,448 0.76 58,476 0.39 53,171 57,311

노은1동 19,269 1.16 21,366 0.64 20,898 22,960

노은2동 40,126 1.20 43,511 0.38 41,056 43,361

홍성읍 35,989 3.22 49,294 0.91 39,113 42,172

천읍 7,408 2.20 11,694 1.96 8,336 10,403

홍북면 3,698 2.28 6,410 3.46 3,736 4,646

마면 3,389 2.09 4,245 2.66 3,348 3,951

홍동면 3,270 2.75 4,743 3.30 3,300 3,926

장곡면 2,798 2.42 3,840 4.59 2,893 3,548

은하면 2,346 3.04 2,734 3.03 2,550 2,908

결성면 2,286 2.56 3,723 6.52 2,276 2,652

서부면 3,088 2.31 4,331 2.91 3,170 3,959

갈산면 3,481 2.50 4,891 4.06 3,417 4,360

구항면 3,416 1.83 4,841 2.69 3,899 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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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유성구 성,연령별 결과

성별 연령
단순회귀

추정

단순회귀R

SE

이원시스

템추정

이원시스

템RSE
조사 행정

남자

0-4 8,008 2.83 8,606 0.87 8,174 8,603

5-9 9,743 1.91 10,292 0.67 9,814 10,399

10-14 10,596 1.99 11,445 0.66 10,662 11,506

15-19 9,057 3.15 10,238 0.92 11,784 10,465

20-24 7,464 10.07 9,302 1.90 10,692 8,540

25-29 9,918 4.71 11,122 1.44 11,190 10,091

30-34 9,808 3.08 11,069 1.08 10,330 11,020

35-39 13,028 2.87 14,028 0.76 13,631 14,539

40-44 11,843 2.57 13,181 0.85 12,181 13,052

45-49 10,388 3.35 11,722 0.93 10,860 11,658

50-54 8,268 2.78 9,326 1.12 8,537 8,984

55-59 4,683 3.66 5,385 1.47 4,876 5,198

60-64 3,157 3.12 3,511 1.86 3,120 3,220

65-69 2,193 3.97 2,421 1.45 2,249 2,499

70-74 1,648 4.31 1,885 2.07 1,686 1,780

75-79 969 4.64 1,226 3.35 1,046 1,113

80-84 502 7.28 644 3.78 566 572

85+ 339 7.50 492 7.76 351 372

여자

0-4 7,581 2.66 8,166 0.89 7,660 7,980

5-9 9,001 1.84 9,609 0.72 8,985 9,548

10-14 9,883 2.69 10,482 0.67 10,052 10,724

15-19 8,507 3.46 9,557 1.01 10,033 9,278

20-24 7,101 6.09 8,486 1.66 10,098 7,567

25-29 8,776 3.45 9,846 1.31 9,062 9,232

30-34 10,752 2.64 11,845 0.89 11,127 11,947

35-39 13,473 1.91 14,497 0.67 13,814 14,653

40-44 11,436 2.80 12,639 0.73 11,877 12,971

45-49 9,751 3.27 10,957 0.94 10,065 10,903

50-54 7,644 2.71 8,480 1.13 7,662 8,295

55-59 4,193 3.00 4,762 1.45 4,233 4,684

60-64 3,011 3.13 3,457 1.89 2,971 3,237

65-69 2,620 3.92 3,068 1.76 2,724 3,133

70-74 2,367 4.06 2,860 2.01 2,517 2,741

75-79 1,877 4.24 2,248 2.53 1,948 2,045

80-84 1,154 5.13 1,519 3.87 1,205 1,300

85+ 734 6.09 1,040 4.28 813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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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홍성군 성,연령별 결과

성별 연령
단순회귀

추정

단순회귀

RSE

이원시스템

추정

이원시스템

RSE
조사 행정

남자

0-4 1,426 3.78 1,911 5.42 1,521 1,643

5-9 1,546 4.87 2,172 3.31 1,919 2,164

10-14 2,171 4.99 2,716 2.40 2,414 2,683

15-19 3,525 22.08 4,755 4.19 3,056 2,906

20-24 1,702 31.80 3,572 5.95 1,650 2,703

25-29 1,490 9.19 2,807 4.60 1,560 2,688

30-34 1,648 6.32 2,632 4.71 1,831 2,475

35-39 2,514 3.75 3,642 2.96 2,631 3,328

40-44 2,356 6.12 3,403 2.90 2,733 3,329

45-49 2,740 3.88 3,922 2.95 3,039 3,666

50-54 2,781 4.36 3,839 2.97 2,884 3,408

55-59 2,110 4.88 2,842 2.76 2,357 2,657

60-64 2,198 3.36 2,829 2.99 2,295 2,410

65-69 2,044 3.03 2,567 3.34 2,061 2,306

70-74 2,210 3.12 2,598 2.29 2,270 2,392

75-79 1,537 3.80 1,818 3.73 1,576 1,483

80-84 684 5.27 912 6.20 674 660

85+ 362 6.77 475 9.35 333 354

여자

0-4 1,278 3.88 1,912 6.33 1,470 1,613

5-9 1,506 4.58 2,111 3.89 1,779 1,991

10-14 1,845 3.24 2,391 2.43 2,187 2,412

15-19 2,331 13.12 3,267 3.86 2,801 2,588

20-24 1,464 22.84 3,319 7.67 1,810 2,323

25-29 1,706 16.14 3,022 6.88 1,561 2,223

30-34 1,799 4.30 2,582 4.42 1,914 2,293

35-39 2,080 5.61 2,862 2.79 2,436 2,819

40-44 2,333 4.09 3,589 5.59 2,515 2,997

45-49 2,496 4.33 3,647 2.69 2,909 3,517

50-54 2,783 4.43 3,876 2.99 2,873 3,290

55-59 2,555 3.08 3,284 3.02 2,561 2,811

60-64 2,211 3.29 2,910 3.21 2,418 2,426

65-69 2,582 3.11 3,296 2.50 2,665 2,998

70-74 2,941 2.91 3,624 2.75 3,021 3,137

75-79 2,239 3.38 2,913 3.67 2,256 2,159

80-84 1,240 4.25 1,654 5.61 1,211 1,169

85+ 737 7.58 1,072 5.25 847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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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유성구 행정동별 성,연령별 결과

행정

구역
성별 연령별

단순회귀

추정

단순회귀

RSE

이원시스

템추정

이원시스

템RSE
조사 행정

진잠동

남자

0-4 796 8.49 893 2.65 861 928

5-9 994 3.50 1,066 1.72 1,019 1,074

10-14 1,083 3.69 1,165 2.19 1,041 1,115

15-19 1,016 7.40 1,101 2.50 1,025 1,065

20-24 590 11.58 847 6.28 645 858

25-29 712 8.72 920 4.50 828 988

30-34 966 12.54 1,133 3.24 958 1,194

35-39 1,302 9.83 1,491 2.10 1,457 1,670

40-44 1,185 9.01 1,344 2.48 1,329 1,489

45-49 970 10.65 1,130 3.00 1,115 1,274

50-54 706 9.02 880 3.57 852 1,005

55-59 606 10.18 718 5.24 539 660

60-64 415 6.72 472 4.72 446 469

65-69 323 4.59 384 3.06 345 422

70-74 229 8.48 288 6.44 267 285

75-79 147 11.49 172 6.97 154 164

80-84 75 14.83 105 17.37 70 70

85+ 47 8.98 70 14.53 52 67

여자

0-4 703 5.17 780 2.70 732 781

5-9 1,008 2.97 1,079 2.15 989 1,061

10-14 953 3.87 1,021 2.04 1,002 1,052

15-19 823 5.30 899 2.79 812 899

20-24 555 6.41 690 4.69 605 691

25-29 767 12.00 890 4.02 757 899

30-34 1,077 8.67 1,232 2.76 1,144 1,313

35-39 1,391 5.41 1,559 2.10 1,441 1,619

40-44 1,102 9.22 1,231 2.01 1,195 1,418

45-49 867 13.25 1,031 3.00 970 1,197

50-54 752 8.94 905 3.84 799 971

55-59 485 7.08 583 4.86 535 635

60-64 513 5.76 604 5.43 458 501 

65-69 391 7.85 444 3.06 405 498 

70-74 333 10.24 414 6.06 355 409 

75-79 339 6.85 394 8.94 300 304 

80-84 170 12.63 215 8.78 184 205 

85+ 104 11.20 151 13.00 119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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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역
성별 연령별

단순회귀

추정

단순회귀

RSE

이원시스

템추정

이원시스

템RSE
조사 행정

온천1동

남자

0-4 263 24.51 382 3.12 362 418

5-9 305 19.35 385 2.92 375 417

10-14 381 20.65 504 3.13 532 573

15-19 596 22.65 702 2.65 1,062 797

20-24 568 19.31 757 3.17 1,187 954

25-29 938 17.44 1,146 3.19 1,245 1,277

30-34 709 16.04 881 3.65 864 1,039

35-39 708 17.32 812 3.09 837 1,029

40-44 529 20.16 719 3.11 707 879

45-49 632 18.34 807 3.12 826 1,027

50-54 658 16.55 794 3.55 799 910

55-59 372 22.46 520 3.69 532 620

60-64 379 9.94 434 4.90 390 439

65-69 306 22.14 331 4.05 344 383

70-74 226 21.03 279 2.38 259 289

75-79 84 18.75 137 5.54 139 152

80-84 65 16.78 82 0.00 89 82

85+ 49 22.76 56 0.00 62 56

여자

0-4 295 15.01 381 4.46 406 445

5-9 253 16.47 362 3.43 352 403

10-14 471 18.96 454 2.88 471 498

15-19 473 25.93 544 2.80 741 606

20-24 774 25.73 893 4.12 1,412 837

25-29 825 12.56 980 3.85 923 1,035

30-34 632 14.33 794 2.81 749 914

35-39 562 16.64 730 2.91 737 865

40-44 548 20.96 752 2.48 718 847

45-49 685 20.30 818 2.88 859 993

50-54 681 16.62 801 3.62 756 878

55-59 472 12.66 570 4.97 495 605

60-64 353 17.97 417 3.44 400 474

65-69 363 17.75 389 3.14 384 427

70-74 235 12.83 316 3.93 320 358

75-79 198 20.71 240 8.92 232 231

80-84 115 19.00 157 12.34 166 152

85+ 83 27.24 115 7.27 123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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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역
성별 연령별

단순회귀

추정

단순회귀

RSE

이원시스

템추정

이원시스

템RSE
조사 행정

온천2동

남자

0-4 690 3.81 728 2.89 680 767

5-9 882 3.38 918 2.99 854 923

10-14 1,154 4.39 1,174 2.35 1,103 1,245

15-19 1,346 6.38 1,410 3.16 3,172 1,350

20-24 2,933 24.54 3,313 4.28 5,112 1,763

25-29 3,040 10.50 3,096 3.45 3,758 2,239

30-34 1,576 4.88 1,684 3.64 1,478 1,501

35-39 1,337 4.48 1,428 2.94 1,314 1,415

40-44 1,326 7.11 1,363 2.82 1,210 1,318

45-49 1,405 3.86 1,506 2.97 1,322 1,443

50-54 1,378 2.96 1,455 2.47 1,317 1,441

55-59 706 7.69 768 2.73 800 875

60-64 557 7.37 573 4.39 542 546

65-69 351 5.46 371 3.84 336 380

70-74 254 13.81 270 5.86 266 282

75-79 184 5.87 204 7.22 169 172

80-84 89 26.05 94 7.81 88 82

85+ 46 24.87 61 17.55 43 46

여자

0-4 655 3.71 716 3.38 626 672

5-9 778 3.55 837 2.53 763 843

10-14 1,022 4.20 1,073 1.94 1,008 1,115

15-19 1,262 4.59 1,315 3.07 2,371 1,225

20-24 2,117 16.81 2,437 4.13 4,084 1,546

25-29 1,802 4.12 1,926 3.17 1,943 1,747

30-34 1,225 2.82 1,343 3.68 1,185 1,283

35-39 1,291 5.28 1,344 2.65 1,257 1,388

40-44 1,377 4.32 1,437 2.50 1,295 1,416

45-49 1,453 2.70 1,524 2.16 1,453 1,639

50-54 1,327 5.12 1,386 2.68 1,304 1,409

55-59 698 5.67 761 3.24 665 738

60-64 479 5.84 508 4.61 456 494

65-69 354 6.54 402 4.32 358 448

70-74 375 14.62 413 6.21 359 383

75-79 296 7.68 315 5.28 257 282

80-84 137 17.98 177 8.41 158 181

85+ 68 15.35 109 13.90 86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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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역
성별 연령별

단순회귀

추정

단순회귀

RSE

이원시스

템추정

이원시스

템RSE
조사 행정

신성동

남자

0-4 907 5.77 978 2.51 938 923

5-9 1,348 3.88 1,418 2.42 1,314 1,375

10-14 1,264 8.06 1,426 2.42 1,208 1,281

15-19 1,112 12.80 1,419 3.75 1,248 1,173

20-24 632 13.36 984 5.93 838 888

25-29 1,389 18.90 1,513 4.36 1,421 1,154

30-34 1,271 11.60 1,473 3.55 1,392 1,304

35-39 2,089 5.83 2,049 2.20 1,967 1,944

40-44 1,245 11.75 1,608 3.79 1,261 1,285

45-49 1,282 14.39 1,637 3.69 1,252 1,283

50-54 1,066 8.51 1,245 4.63 977 968

55-59 406 5.81 457 6.02 449 420

60-64 300 5.95 324 6.81 243 250

65-69 121 15.33 158 10.06 150 163

70-74 153 6.56 153 9.48 114 118

75-79 89 9.72 110 14.30 86 80

80-84 20 20.80 35 0.00 43 35

85+ 44 0.00 44 32.33 26 22

여자

0-4 851 5.03 923 3.03 842 876

5-9 1,146 6.03 1,201 2.44 1,149 1,188

10-14 1,122 6.04 1,247 2.60 1,103 1,181

15-19 1,080 15.81 1,427 3.93 1,149 1,091

20-24 671 9.91 930 5.80 754 755

25-29 1,177 16.25 1,279 4.61 1,062 928

30-34 1,259 5.49 1,424 2.75 1,295 1,317

35-39 1,718 4.14 1,765 2.25 1,632 1,673

40-44 1,272 13.14 1,596 3.12 1,345 1,408

45-49 1,204 12.06 1,421 3.40 1,111 1,184

50-54 891 2.17 981 4.31 769 805

55-59 326 8.28 379 5.78 324 342

60-64 224 9.93 287 8.95 209 244

65-69 167 13.66 304 12.00 185 234

70-74 214 6.27 242 7.32 204 195

75-79 130 10.46 173 8.25 163 159

80-84 95 12.41 114 8.12 125 101

85+ 89 7.82 134 17.56 87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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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역
성별 연령별

단순회귀

추정

단순회귀

RSE

이원시스

템추정

이원시스

템RSE
조사 행정

민동

남자

0-4 628 16.68 683 1.21 682 701

5-9 936 11.53 963 1.09 943 992

10-14 1,147 10.94 1,337 0.68 1,284 1,357

15-19 1,197 12.22 1,339 1.76 1,237 1,433

20-24 565 20.23 704 3.80 665 881

25-29 771 10.69 906 4.60 734 768

30-34 721 21.75 818 1.72 874 873

35-39 1,002 16.70 1,114 1.53 1,209 1,195

40-44 1,209 11.13 1,283 1.01 1,298 1,327

45-49 1,436 11.07 1,518 1.74 1,454 1,496

50-54 998 12.49 1,227 2.97 1,097 1,065

55-59 580 16.25 710 5.72 481 484

60-64 260 15.57 274 5.93 237 241

65-69 152 17.67 163 2.57 147 168

70-74 90 13.43 120 7.46 111 118

75-79 119 20.89 141 9.16 107 113

80-84 56 20.87 56 8.55 58 51

85+ 28 44.70 34 0.00 33 34

여자

0-4 587 17.17 686 1.24 686 705

5-9 906 10.47 956 1.13 905 939

10-14 1,195 16.74 1,255 1.14 1,237 1,310

15-19 1,183 12.95 1,305 2.38 1,110 1,215

20-24 685 12.53 883 4.38 671 860

25-29 673 17.11 754 3.41 704 735

30-34 793 19.24 857 1.63 882 911

35-39 1,184 9.97 1,312 1.11 1,307 1,369

40-44 1,458 11.87 1,559 1.26 1,494 1,578

45-49 1,345 12.77 1,572 2.62 1,344 1,374

50-54 808 13.25 893 3.24 812 836

55-59 373 16.00 435 4.26 364 390

60-64 172 15.44 207 1.97 198 211

65-69 194 21.22 204 2.92 206 214

70-74 186 17.82 250 1.76 240 255

75-79 167 24.97 189 6.59 181 177

80-84 155 20.36 226 16.17 107 119

85+ 52 30.97 86 5.15 84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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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역
성별 연령별

단순회귀

추정

단순회귀

RSE

이원시스

템추정

이원시스

템RSE
조사 행정

구즉동

남자

0-4 2,349 5.56 2,495 1.83 2,256 2,384

5-9 2,606 2.43 2,732 1.33 2,571 2,704

10-14 2,666 1.47 2,776 1.22 2,575 2,739

15-19 1,708 3.43 1,920 1.99 1,763 2,059

20-24 978 7.27 1,204 3.31 1,017 1,514

25-29 1,489 4.58 1,759 2.99 1,538 1,839

30-34 2,375 3.20 2,638 2.18 2,377 2,560

35-39 3,375 3.65 3,634 1.58 3,351 3,554

40-44 3,078 3.05 3,320 1.54 2,975 3,221

45-49 2,147 2.59 2,372 1.81 2,200 2,318

50-54 1,540 4.33 1,630 2.01 1,521 1,586

55-59 911 7.22 989 3.10 891 921

60-64 544 7.77 618 5.17 510 518

65-69 369 4.75 405 3.66 379 388

70-74 303 7.46 353 5.06 281 308

75-79 166 10.99 225 11.13 169 180

80-84 82 9.03 111 0.00 91 111

85+ 65 14.23 109 20.76 66 70

여자

0-4 2,237 6.09 2,334 1.75 2,129 2,180

5-9 2,492 3.03 2,606 1.40 2,391 2,520

10-14 2,387 2.29 2,521 1.49 2,343 2,485

15-19 1,640 4.26 1,805 1.96 1,678 1,866

20-24 1,033 6.51 1,170 2.95 1,082 1,326

25-29 1,730 3.67 1,988 3.00 1,826 1,878

30-34 2,878 4.62 3,110 1.79 2,826 2,999

35-39 3,513 2.21 3,702 1.33 3,472 3,604

40-44 2,487 1.96 2,697 1.49 2,529 2,750

45-49 1,845 3.83 2,018 2.08 1,885 1,987

50-54 1,330 5.50 1,516 2.71 1,378 1,457

55-59 827 5.34 898 3.76 786 819

60-64 548 5.29 639 5.47 536 531

65-69 520 7.56 603 3.32 537 592

70-74 467 7.02 560 5.07 465 504

75-79 376 6.30 467 5.30 415 414

80-84 236 9.46 324 8.59 219 255

85+ 150 9.14 227 10.12 143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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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역
성별 연령별

단순회귀

추정

단순회귀

RSE

이원시스

템추정

이원시스

템RSE
조사 행정

노은1동

남자

0-4 745 2.79 747 4.19 776 827

5-9 748 4.48 810 2.22 850 912

10-14 925 2.20 996 2.55 1,001 1,112

15-19 688 3.17 808 2.54 795 956

20-24 418 8.94 517 5.15 401 578

25-29 548 7.18 617 5.06 574 687

30-34 807 5.78 911 3.47 886 975

35-39 994 7.68 1,129 3.29 1,180 1,258

40-44 937 7.67 1,043 2.91 1,081 1,165

45-49 831 8.13 913 3.14 931 980

50-54 649 6.22 703 3.75 671 691

55-59 337 6.14 396 4.50 403 416

60-64 229 10.82 279 5.90 249 263

65-69 224 4.63 240 5.43 187 213

70-74 153 4.24 161 7.92 138 130

75-79 57 22.98 80 15.33 63 71

80-84 24 22.10 42 0.00 33 42

85+ 25 31.72 44 38.44 19 22

여자

0-4 788 3.86 776 2.85 747 780

5-9 655 4.58 707 2.55 748 815

10-14 865 5.67 963 2.57 980 1,071

15-19 715 4.29 769 2.85 709 799

20-24 459 5.76 542 5.16 463 565

25-29 626 5.97 741 4.15 764 816

30-34 911 5.73 983 2.89 1,075 1,165

35-39 1,159 2.99 1,245 2.41 1,257 1,341

40-44 1,077 5.10 1,149 2.55 1,154 1,245

45-49 736 9.93 823 2.84 838 882

50-54 612 6.17 693 4.20 608 647

55-59 354 9.81 407 4.18 365 412

60-64 292 4.07 306 3.93 251 294

65-69 263 6.33 295 6.66 244 275

70-74 159 14.01 204 2.89 189 213

75-79 128 18.89 171 8.89 134 164

80-84 72 16.39 90 6.79 77 102

85+ 60 24.93 70 6.36 57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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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역
성별 연령별

단순회귀

추정

단순회귀

RSE

이원시스

템추정

이원시스

템RSE
조사 행정

노은2동

남자

0-4 1,631 6.37 1,700 1.60 1,619 1,655

5-9 1,924 5.04 1,999 1.24 1,888 2,002

10-14 1,975 3.97 2,067 1.53 1,918 2,084

15-19 1,395 4.86 1,539 1.56 1,482 1,632

20-24 780 8.01 975 3.81 827 1,104

25-29 1,032 5.63 1,165 3.31 1,092 1,139

30-34 1,383 4.37 1,531 2.11 1,501 1,574

35-39 2,221 9.11 2,371 1.33 2,316 2,474

40-44 2,335 3.76 2,501 1.78 2,320 2,368

45-49 1,686 9.80 1,840 1.86 1,760 1,837

50-54 1,273 5.67 1,394 2.71 1,303 1,318

55-59 765 4.94 828 2.37 781 802

60-64 473 8.12 536 4.76 503 494

65-69 347 8.79 369 1.96 361 382

70-74 241 8.08 262 3.97 250 250

75-79 122 10.57 158 5.54 159 181

80-84 92 19.51 119 11.36 94 99

85+ 35 24.20 73 20.96 50 55

여자

0-4 1,466 4.91 1,570 1.93 1,492 1,541

5-9 1,762 3.36 1,861 1.66 1,688 1,779

10-14 1,868 5.29 1,948 1.20 1,908 2,012

15-19 1,333 6.71 1,493 2.18 1,463 1,577

20-24 808 6.51 939 3.15 1,027 987

25-29 1,176 9.19 1,289 3.04 1,083 1,194

30-34 1,977 5.97 2,102 1.79 1,971 2,045

35-39 2,654 5.43 2,840 1.35 2,711 2,794

40-44 2,115 5.26 2,217 1.43 2,147 2,309

45-49 1,617 5.00 1,750 2.33 1,605 1,647

50-54 1,242 3.95 1,306 1.75 1,236 1,292

55-59 659 6.84 728 2.29 699 743

60-64 431 7.50 489 4.09 463 488

65-69 368 8.10 426 2.62 405 445

70-74 398 9.15 462 5.65 385 424

75-79 243 9.50 298 2.67 266 314

80-84 174 7.98 216 7.46 169 185

85+ 126 17.96 148 8.91 114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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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홍성군 행정동별 성,연령별 결과

행정

구역
성별 연령별

단순회귀

추정

단순회귀

RSE

이원시스

템추정

이원시스

템RSE
조사 행정

홍성읍

남자

0-4 998 4.89 1,161 3.07 1,112 1,111

5-9 1,170 5.89 1,450 2.68 1,376 1,505

10-14 1,409 6.97 1,646 2.06 1,577 1,767

15-19 2,794 27.78 3,550 5.31 2,155 1,648

20-24 1,212 44.57 2,454 8.04 1,152 1,274

25-29 879 14.63 1,585 6.16 922 1,263

30-34 1,055 9.30 1,399 3.47 1,214 1,377

35-39 1,740 4.93 2,332 3.48 1,829 1,991

40-44 1,578 8.58 2,063 3.03 1,827 1,964

45-49 1,527 6.06 2,176 4.24 1,679 1,796

50-54 1,178 9.65 1,669 4.13 1,305 1,494

55-59 742 12.51 1,083 4.83 868 984

60-64 664 8.65 839 3.67 764 852

65-69 528 6.20 650 3.74 559 638

70-74 422 9.59 566 4.89 490 557

75-79 243 6.94 321 6.85 305 315

80-84 131 10.76 177 4.34 143 168

85+ 73 13.61 106 10.02 74 88

여자

0-4 936 4.37 1,168 3.76 1,067 1,070

5-9 1,108 5.52 1,356 2.76 1,296 1,410

10-14 1,211 4.24 1,483 2.46 1,426 1,581

15-19 1,604 18.86 2,040 4.42 1,992 1,508

20-24 1,036 32.02 2,082 8.16 1,313 1,164

25-29 1,241 21.92 1,850 5.63 1,053 1,267

30-34 1,279 5.70 1,658 3.38 1,426 1,550

35-39 1,519 7.34 1,956 2.62 1,804 2,010

40-44 1,644 5.29 2,186 3.43 1,649 1,870

45-49 1,262 7.35 1,809 3.39 1,498 1,830

50-54 1,036 11.17 1,464 3.60 1,217 1,467

55-59 815 7.72 1,046 3.68 886 1,046

60-64 702 5.75 958 5.24 775 847

65-69 703 8.64 895 4.15 709 846

70-74 605 4.97 822 4.78 657 791

75-79 517 3.04 671 6.14 526 546

80-84 230 4.69 316 6.82 269 321

85+ 198 16.20 304 10.40 199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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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역
성별 연령별

단순회귀

추정

단순회귀

RSE

이원시스

템추정

이원시스

템RSE
조사 행정

천읍

남자

0-4 117 10.55 211 22.48 110 124

5-9 74 14.33 142 13.09 119 154

10-14 178 17.77 273 9.93 234 265

15-19 211 19.39 361 9.62 296 370

20-24 82 19.15 325 14.54 125 356

25-29 131 25.00 261 10.58 147 335

30-34 152 18.16 311 14.83 154 273

35-39 156 14.90 261 10.03 189 305

40-44 200 18.27 373 12.87 219 329

45-49 286 10.35 417 6.99 341 469

50-54 390 5.50 613 9.37 363 462

55-59 234 7.12 348 8.20 326 359

60-64 361 8.96 465 8.01 318 363

65-69 319 13.29 401 6.42 353 376

70-74 288 10.16 337 4.14 317 327

75-79 190 14.30 235 8.55 233 205

80-84 105 15.61 144 17.59 104 97

85+ 63 14.97 71 18.22 52 50

여자

0-4 82 23.40 150 16.47 87 131

5-9 78 17.85 173 20.01 108 154

10-14 164 8.57 255 10.27 209 234

15-19 197 17.44 410 15.92 265 291

20-24 85 12.27 261 18.14 109 275

25-29 130 16.97 326 20.16 128 232

30-34 114 16.73 204 14.12 140 199

35-39 127 19.11 214 11.99 172 238

40-44 174 9.99 351 12.32 227 317

45-49 295 8.61 435 8.26 341 422

50-54 403 6.09 601 8.86 377 438

55-59 327 8.45 501 9.70 360 397

60-64 372 8.51 459 7.84 396 375

65-69 364 7.10 506 7.39 420 457

70-74 347 13.14 432 6.12 416 429

75-79 333 10.47 463 12.35 289 282

80-84 167 24.50 235 14.67 173 175

85+ 112 25.28 167 15.61 119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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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역
성별 연령별

단순회귀

추정

단순회귀

RSE

이원시스

템추정

이원시스

템RSE
조사 행정

홍북면

남자

0-4 123 10.60 245 33.50 48 70

5-9 79 13.87 175 22.45 83 97

10-14 79 13.57 152 20.31 86 101

15-19 79 31.71 194 24.52 84 127

20-24 62 13.48 148 22.20 51 135

25-29 64 11.54 163 20.14 72 158

30-34 90 7.79 191 18.73 82 142

35-39 119 7.76 208 14.77 108 149

40-44 80 19.44 194 17.05 107 169

45-49 129 14.98 246 17.22 142 188

50-54 119 10.98 208 13.85 160 198

55-59 141 9.32 238 14.67 155 186

60-64 154 1.43 189 9.42 156 146

65-69 135 7.24 184 10.27 139 165

70-74 153 6.73 194 9.17 152 164

75-79 109 16.83 168 21.23 105 97

80-84 28 17.35 53 32.74 34 40

85+ 24 0.00 30 23.27 28 24

여자

0-4 48 9.02 192 48.95 52 64

5-9 70 5.17 146 27.39 70 82

10-14 90 0.00 108 10.72 77 90

15-19 106 14.15 177 22.40 65 106

20-24 40 70.89 120 24.69 49 130

25-29 12 55.90 90 9.41 56 113

30-34 87 0.00 131 17.51 62 87

35-39 85 1.07 130 18.10 84 101

40-44 64 13.75 187 24.99 95 128

45-49 118 4.49 207 15.90 139 164

50-54 173 7.34 289 14.26 177 202

55-59 179 2.88 218 9.66 176 173

60-64 139 15.90 198 13.79 145 137

65-69 161 12.54 254 12.78 163 211

70-74 263 11.43 349 12.93 211 212

75-79 158 16.74 226 14.07 176 154

80-84 79 20.21 117 26.23 86 80

85+ 60 20.41 93 22.36 61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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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역
성별 연령별

단순회귀

추정

단순회귀

RSE

이원시스

템추정

이원시스

템RSE
조사 행정

마면

남자

0-4 21 33.16 39 18.72 31 44

5-9 43 17.35 51 26.04 46 43

10-14 78 9.11 82 8.04 75 74

15-19 72 12.19 80 11.34 74 100

20-24 46 14.06 79 16.50 55 117

25-29 48 17.42 92 17.07 82 123

30-34 57 13.75 82 15.85 54 98

35-39 73 8.49 101 11.36 83 131

40-44 87 5.69 104 12.83 76 116

45-49 116 16.15 154 12.81 102 158

50-54 135 8.56 164 9.26 134 170

55-59 177 6.34 196 8.08 158 177

60-64 161 5.39 188 8.77 154 154

65-69 117 11.94 123 4.93 115 133

70-74 158 8.61 188 7.78 173 180

75-79 130 7.57 162 9.35 132 125

80-84 66 14.15 92 30.35 46 41

85+ 11 33.59 22 0.00 19 22

여자

0-4 28 16.64 33 19.30 26 32

5-9 44 34.70 46 20.97 39 37

10-14 56 12.45 76 20.64 62 55 

15-19 54 29.25 71 9.51 57 87 

20-24 43 28.50 134 43.97 41 94 

25-29 44 45.22 63 23.23 40 84 

30-34 51 15.41 70 16.60 38 66 

35-39 48 18.00 73 20.79 54 65 

40-44 58 17.34 72 12.35 75 83 

45-49 112 13.41 149 15.43 113 150 

50-54 166 4.71 189 12.19 147 150 

55-59 231 3.42 260 12.13 159 166 

60-64 122 19.29 143 12.03 145 133 

65-69 206 4.31 245 8.98 205 217 

70-74 231 4.34 267 10.16 218 221 

75-79 157 10.87 170 7.99 178 163 

80-84 91 24.03 115 20.06 85 74 

85+ 54 18.75 70 21.76 57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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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역
성별 연령별

단순회귀

추정

단순회귀

RSE

이원시스

템추정

이원시스

템RSE
조사 행정

홍동면

남자

0-4 31 26.65 49 24.32 29 44

5-9 49 14.22 68 9.02 61 83

10-14 98 8.57 131 14.02 85 87

15-19 60 28.30 95 13.58 103 107

20-24 45 27.00 88 9.83 43 135

25-29 44 22.75 170 33.91 50 141

30-34 49 23.37 99 19.16 52 85

35-39 59 25.55 107 17.60 54 115

40-44 80 8.54 132 17.06 89 123

45-49 124 21.06 158 10.02 124 166

50-54 194 8.91 200 10.71 155 181

55-59 88 8.55 118 5.57 123 133

60-64 152 15.75 239 18.62 138 133

65-69 127 6.61 160 10.59 127 148

70-74 164 14.37 198 11.87 169 175

75-79 161 14.24 187 13.28 125 109

80-84 39 16.39 65 26.52 48 39

85+ 26 37.60 51 57.49 14 17

여자

0-4 19 45.71 37 29.38 27 41

5-9 32 24.47 51 27.85 39 56

10-14 69 8.60 70 0.00 66 70

15-19 83 10.04 109 10.25 118 112

20-24 68 22.36 73 18.01 54 101

25-29 45 38.56 125 46.86 31 71

30-34 37 20.61 81 29.56 40 52

35-39 50 8.04 75 17.67 47 69

40-44 61 17.43 82 15.69 67 85

45-49 102 10.54 137 7.79 135 167

50-54 199 6.86 330 18.53 141 149

55-59 155 11.55 189 10.99 152 150

60-64 98 11.84 146 17.92 134 125

65-69 169 6.38 218 11.19 152 169

70-74 209 17.29 282 13.18 224 207

75-79 148 18.55 220 15.13 158 151

80-84 97 8.97 139 19.04 77 77

85+ 40 27.98 64 18.74 49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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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역
성별 연령별

단순회귀

추정

단순회귀

RSE

이원시스

템추정

이원시스

템RSE
조사 행정

장곡면

남자

0-4 20 29.91 34 29.47 26 31

5-9 42 38.26 58 8.58 44 54

10-14 59 25.25 74 16.92 48 54

15-19 27 18.92 55 12.47 33 76

20-24 21 56.87 65 12.71 36 113

25-29 48 15.52 85 23.75 23 80

30-34 16 61.58 75 37.25 27 75

35-39 34 13.80 74 11.25 55 109

40-44 87 13.50 114 15.22 60 102

45-49 91 9.10 111 0.00 78 111

50-54 114 9.07 165 12.97 113 145

55-59 84 4.55 114 0.00 102 114

60-64 147 4.00 148 6.72 126 128

65-69 113 7.10 143 3.48 133 149

70-74 207 6.19 214 6.88 179 194

75-79 105 8.99 114 7.77 114 113

80-84 72 17.54 76 16.38 60 65

85+ 26 18.73 26 25.54 30 31

여자

0-4 32 31.35 45 19.17 29 43

5-9 40 38.41 56 25.11 33 37

10-14 56 21.60 68 5.27 62 71

15-19 30 14.56 70 33.25 31 54

20-24 20 47.33 227 68.59 28 73

25-29 17 32.89 37 16.06 22 56

30-34 31 19.15 39 12.40 30 47

35-39 60 24.28 75 17.25 44 61

40-44 48 25.73 61 0.00 53 61

45-49 52 18.49 95 11.97 78 92

50-54 120 7.36 150 10.34 123 128

55-59 134 9.35 177 9.72 142 140

60-64 121 16.45 140 7.41 156 152

65-69 190 1.86 208 7.53 183 205

70-74 233 6.37 253 6.03 275 275

75-79 179 14.39 244 14.24 175 164

80-84 79 2.02 97 11.01 92 84

85+ 46 33.04 51 15.91 50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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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역
성별 연령별

단순회귀

추정

단순회귀

RSE

이원시스

템추정

이원시스

템RSE
조사 행정

은하면

남자

0-4 0 0.00 0.00 17 28

5-9 10 54.01 10 34.16 26 30

10-14 47 12.03 46 11.79 51 54

15-19 40 24.65 56 14.23 53 81

20-24 21 39.44 42 35.42 32 91

25-29 38 60.06 57 29.12 34 85

30-34 13 52.92 32 20.41 31 63

35-39 56 16.04 57 20.07 36 57

40-44 23 75.42 33 19.61 51 78

45-49 89 11.82 108 13.41 86 127

50-54 72 22.63 95 17.95 103 110

55-59 80 29.49 105 7.81 102 123

60-64 100 0.00 144 16.11 126 106

65-69 128 8.55 132 14.95 104 121

70-74 147 5.75 157 6.05 152 162

75-79 98 19.92 103 16.24 104 84

80-84 39 27.50 45 0.00 52 45

85+ 42 11.40 56 40.57 34 30

여자

0-4 12 0.00 12 33.07 16 24

5-9 24 0.00 24 0.00 26 24

10-14 8 116.93 25 30.28 37 42

15-19 52 20.91 45 23.14 41 65

20-24 9 30.82 22 21.98 38 79

25-29 12 90.01 19 24.78 28 57

30-34 34 0.00 34 0.00 16 34

35-39 29 0.00 29 0.00 27 29

40-44 50 25.36 55 17.38 50 71

45-49 98 11.06 98 20.23 89 92

50-54 106 16.08 113 4.82 114 119

55-59 142 13.75 135 12.58 115 118

60-64 106 19.77 116 16.61 115 95

65-69 164 3.59 189 12.67 142 142

70-74 199 9.80 215 9.98 178 174

75-79 108 9.21 156 15.88 152 128

80-84 77 0.00 92 23.18 90 77

85+ 75 7.89 77 17.16 82 63



229

행정

구역
성별 연령별

단순회귀

추정

단순회귀

RSE

이원시스

템추정

이원시스

템RSE
조사 행정

결성면

남자

0-4 19 0.00 29 0.00 26 29

5-9 11 42.52 22 0.00 19 22

10-14 42 22.27 56 20.89 40 42

15-19 19 55.00 53 12.12 55 65

20-24 29 28.61 85 51.57 20 90

25-29 33 27.37 87 31.14 41 84

30-34 22 16.62 118 70.50 38 55

35-39 41 9.28 68 0.00 26 68

40-44 64 8.18 100 18.80 64 92

45-49 87 6.23 109 14.78 97 103

50-54 80 11.95 137 20.74 94 104

55-59 115 6.76 122 12.02 82 93

60-64 97 6.85 121 15.13 93 102

65-69 110 5.20 260 25.76 103 104

70-74 117 4.63 130 0.00 128 130

75-79 112 6.09 107 12.66 95 90

80-84 39 12.15 54 36.85 38 27

85+ 16 30.36 19 0.00 18 19

여자

0-4 13 0.00 25 0.00 25 25

5-9 25 22.16 29 17.08 31 36

10-14 40 20.92 50 27.20 40 40

15-19 0 0.00 55 25.93 31 55

20-24 21 13.49 54 14.05 33 76

25-29 18 35.31 55 40.86 23 49

30-34 30 19.03 92 76.08 14 23

35-39 11 54.07 37 12.50 29 42

40-44 58 32.72 336 51.39 61 56

45-49 63 19.99 96 11.97 85 92

50-54 139 4.40 161 12.74 102 120

55-59 106 5.39 142 30.12 81 80

60-64 129 8.47 170 15.39 106 108

65-69 105 7.82 149 0.00 128 149

70-74 194 10.10 193 7.55 168 162

75-79 145 22.66 191 17.26 121 110

80-84 103 6.45 160 27.64 71 60

85+ 33 32.40 51 16.51 5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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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역
성별 연령별

단순회귀

추정

단순회귀

RSE

이원시스

템추정

이원시스

템RSE
조사 행정

서부면

남자

0-4 35 0.00 35 0.00 23 35

5-9 39 25.25 55 24.12 30 33

10-14 58 26.39 84 19.85 74 76

15-19 54 18.31 94 7.09 59 106

20-24 71 6.94 105 14.82 47 119

25-29 37 26.76 83 11.13 43 121

30-34 48 3.65 87 15.33 42 93

35-39 72 13.74 135 27.34 68 101

40-44 48 20.99 83 15.53 56 97

45-49 78 16.55 144 15.83 117 169

50-54 130 6.13 150 5.82 144 170

55-59 125 10.76 147 9.55 118 143

60-64 135 10.49 168 13.77 127 136

65-69 190 3.36 190 8.46 151 164

70-74 155 4.04 183 12.65 138 137

75-79 114 9.92 118 6.24 122 117

80-84 60 12.04 60 20.00 50 40

85+ 21 35.76 27 29.01 17 20

여자

0-4 49 17.40 77 23.04 45 60

5-9 24 21.51 88 34.71 44 44

10-14 74 22.60 86 14.09 74 84

15-19 75 14.29 90 12.35 67 103

20-24 28 49.07 113 52.12 34 96

25-29 63 18.73 106 17.54 43 97

30-34 38 8.46 59 0.00 40 59

35-39 42 4.97 72 29.34 42 54

40-44 71 21.96 100 14.50 81 113

45-49 105 29.18 155 9.92 132 177

50-54 146 8.14 224 11.60 159 170

55-59 126 3.54 165 10.48 146 172

60-64 118 14.60 196 13.76 148 158

65-69 182 5.07 234 11.59 189 200

70-74 182 6.28 228 11.29 198 204

75-79 162 13.56 194 12.37 149 142

80-84 97 10.89 144 22.98 97 84

85+ 35 30.07 56 10.27 56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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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역
성별 연령별

단순회귀

추정

단순회귀

RSE

이원시스

템추정

이원시스

템RSE
조사 행정

갈산면

남자

0-4 15 17.41 34 17.14 26 49

5-9 15 61.53 54 61.81 38 61

10-14 80 17.07 99 20.30 66 73

15-19 81 21.56 95 10.82 65 109

20-24 49 24.55 72 12.88 32 137

25-29 89 7.10 106 9.05 56 138

30-34 55 12.13 116 23.79 46 94

35-39 50 40.66 94 23.87 69 120

40-44 65 23.81 105 26.49 64 110

45-49 120 6.37 161 11.68 128 205

50-54 146 3.20 171 7.60 141 181

55-59 190 10.09 216 10.31 156 179

60-64 130 9.50 179 11.60 152 143

65-69 135 3.48 163 5.98 134 161

70-74 214 14.84 238 8.71 217 210

75-79 158 16.08 183 16.72 118 116

80-84 63 27.67 85 17.52 61 62

85+ 30 45.45 37 34.99 19 22

여자

0-4 35 17.43 59 19.73 35 47

5-9 21 43.22 48 50.62 33 48

10-14 48 14.58 66 13.75 51 64

15-19 68 15.50 112 23.06 56 102

20-24 35 14.97 111 24.89 44 133

25-29 29 16.42 237 64.15 42 89

30-34 26 35.09 58 36.42 40 80

35-39 45 28.93 83 41.81 39 50

40-44 66 7.46 82 13.05 71 107

45-49 154 15.43 244 12.68 154 170

50-54 133 9.56 177 9.23 149 172

55-59 188 7.88 253 10.09 174 199

60-64 167 7.98 226 15.02 166 158

65-69 203 9.84 235 5.77 207 226

70-74 255 11.48 311 10.30 247 250

75-79 155 6.89 174 6.93 167 160

80-84 113 1.85 119 18.32 85 65

85+ 58 28.77 88 19.42 69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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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역
성별 연령별

단순회귀

추정

단순회귀

RSE

이원시스

템추정

이원시스

템RSE
조사 행정

구항면

남자

0-4 47 12.68 73 15.34 73 78

5-9 13 73.91 87 17.46 77 82

10-14 44 22.85 74 9.80 78 90

15-19 89 5.06 123 11.80 79 117

20-24 64 6.74 109 8.36 57 136

25-29 79 13.22 118 8.84 90 160

30-34 92 5.65 123 16.47 91 120

35-39 115 3.67 205 14.17 114 182

40-44 44 8.35 102 9.98 120 149

45-49 95 5.02 137 11.49 145 174

50-54 223 5.20 267 14.93 172 193

55-59 133 9.81 155 6.90 167 166

60-64 99 6.11 148 11.95 141 147

65-69 142 12.58 161 7.68 143 147

70-74 185 5.41 193 7.86 155 156

75-79 116 10.09 121 5.87 123 112

80-84 44 13.05 60 22.97 38 36

85+ 31 0.00 31 0.00 28 31

여자

0-4 26 37.17 114 44.59 61 76

5-9 40 30.86 95 23.57 60 63

10-14 28 18.50 104 21.63 83 81

15-19 62 3.19 89 13.83 78 105

20-24 79 15.56 122 21.27 67 102

25-29 94 14.26 114 14.19 95 108

30-34 72 5.90 157 31.60 68 96

35-39 64 12.15 119 14.57 94 100

40-44 40 6.18 77 11.05 86 106

45-49 136 9.64 222 14.43 145 161

50-54 161 6.65 179 7.74 167 175

55-59 152 10.79 197 13.65 170 170

60-64 136 5.17 160 7.48 132 138

65-69 135 22.16 162 6.33 167 176

70-74 226 3.47 272 11.46 229 212

75-79 176 4.75 202 11.41 165 159

80-84 108 4.13 119 22.13 86 72

85+ 27 46.02 51 11.80 55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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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4-2>가구추정 결과

1.유성구․홍성군 체 결과

행정구역 가구원수 가구구분
단순회귀

추정

단순추정

RSE
조사 행정

유성 1인가구 1인가구 18,374 0.89 20,240 24,809

　 1인가구 요약 　 18,374 0.89 20,240 24,809

　 2인가구 연가구 14,124 0.37 14,425 13,542

　 5인아하 1,207 2.74 1,143 498

　 2인가구 요약 　 15,331 0.40 15,568 14,040

　 3인가구 연가구 16,806 0.32 16,975 17,810

　 　 연과 타인 24 5.52 13 173

　 　 5인이하 409 4.10 301 45

　 3인가구 요약 　 17,240 0.33 17,289 18,028

　 4인가구 타인 연가구 24,802 0.31 24,613 26,541

　 　 연과 타인 16 7.22 21 197

　 　 5인이하 타인 113 3.33 102 20

　 4인가구 요약 　 24,930 0.31 24,736 26,758

　 5인가구 연가구 6,976 0.37 6,936 7,287

　 　 연과 타인 20 5.88 15 178

　 　 5인이하 타인 48 3.95 36 7

　 5인가구 요약 　 7,045 0.37 6,987 7,472

　 6인이상가구 연가구 1,220 0.86 1,294 1,899

　 　 연과 타인 0 0.00 1 127

　 　 6인이상 타인 43 4.64 145 5

　 6인이상가구 요약 　 1,263 0.85 1,440 2,031

유성구 체　 　 84,183 0.24 86,260 93,138

홍성 1인가구 1인가구 6,969 1.57 7,438 11,875

　 1인가구 요약 　 6,969 1.57 7,438 11,875

　 2인가구 연가구 9,445 0.29 9,952 8,697

　 5인아하 206 9.07 510 129

　 2인가구 요약 　 9,651 0.34 10,462 8,826

　 3인가구 연가구 4,285 0.75 4,629 5,627

　 　 연과 타인 5 12.79 2 82

　 　 5인이하 52 7.98 82 12

　 3인가구 요약 　 4,341 0.74 4,713 5,721

　 4인가구 타인 연가구 3,820 0.54 4,443 5,361

　 　 연과 타인 0 0.00 3 56

　 　 5인이하 타인 14 8.46 22 4

　 4인가구 요약 　 3,834 0.54 4,468 5,421

　 5인가구 연가구 1,764 0.69 1,847 2,290

　 　 연과 타인 3 26.67 3 58

　 　 5인이하 타인 0 0.00 9 4

　 5인가구 요약 　 1,767 0.69 1,859 2,352

　 6인이상가구 연가구 573 1.61 625 1,002

　 　 연과 타인 0 0.00 1 47

　 6인이상가구 요약 　 616 1.53 663 1,050

홍성군 　 체　 　 27,179 0.45 29,603 35,245

유성,홍성 총합계　 　 111,363 0.21 115,863 128,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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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가구원수 가구구분 단순회귀추정 단순추정RSE 조사 행정

진잠동 1인가구인가구 1인가구 1,274 1.16 1,674 3,458

　 1인가구 요약 　 1,274 1.16 1,674 3,458

　 2인가구인가구 연가구 1,617 0.89 1,602 1,684

　 　 5인이하타인 65 10.55 89 49

　 2인가구 요약 　 1,682 0.94 1,691 1,733

　 3인가구 연가구 1,779 0.94 1,761 1,926

　 　 연과타인 0 0 0 25

　 　 5인이하타인 16 8.11 17 6

　 3인가구 요약 　 1,794 0.93 1,778 1,957

　 4인가구 연가구 2,264 0.63 2,438 2,560

　 　 연과타인 0 0 1 22

　 　 5인이하타인 6 10.27 6 6

　 4인가구 요약 　 2,270 0.62 2,445 2,588

　 5인가구 연가구 851 0.43 768 808

　 　 연과타인 0 0 0 19

　 　 5인이하타인 5 10.74 5 0

　 5인가구 요약 　 856 0.43 773 827

　 6인이상가구 연가구 157 1.66 174 235

　 　 연과타인 0 0 0 17

　 　 6인이상타인 5 10.74 9 3

　
6인이상가구

요약
　 162 1.64 183 255

요약 　 　 8,038 0.39 8,544 10,818

온천1동 1인가구인가구 1인가구 2,450 2.08 3,351 4,541

　 1인가구 요약 　 2,450 2.08 3,351 4,541

　 2인가구인가구 연가구 1,385 1.79 1,652 1,670

　 　 5인이하타인 132 2.77 194 96

　 2인가구 요약 　 1,517 1.65 1,846 1,766

　 3인가구 연가구 1,110 2.59 1,296 1,489

　 　 연과타인 0 0 3 20

　 　 5인이하타인 34 8.41 40 11

　 3인가구 요약 　 1,144 2.53 1,339 1,520

　 4인가구 연가구 1,034 2.76 1,237 1,420

　 　 연과타인 5 13.32 3 24

　 　 5인이하타인 6 11.89 17 3

　 4인가구 요약 　 1,045 2.73 1,257 1,447

　 5인가구 연가구 431 2.7 459 471

　 　 연과타인 0 0 1 21

　 　 5인이하타인 6 11.89 3 1

　 5인가구 요약 　 436 2.67 463 493

　 6인이상가구 연가구 111 4.1 152 169

　 　 연과타인 0 0 0 13

　 　 6인이상타인 11 11.89 14 0

　
6인이상가구

요약
　 122 3.88 166 182

요약 　 　 6,715 1.06 8,422 9,949

2.유성구 행정동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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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가구원수 가구구분 단순회귀추정 단순추정RSE 조사 행정

온천2동 1인가구인가구 1인가구 7,616 1.8 7,619 5,630

　 1인가구 요약 　 7,616 1.8 7,619 5,630

　 2인가구인가구 연가구 2,393 0.67 2,268 1,931

　 　 5인이하타인 421 3.47 413 126

　 2인가구 요약 　 2,813 0.77 2,681 2,057

　 3인가구 연가구 2,081 0.53 2,088 2,265

　 　 연과타인 3 16.51 3 29

　 　 5인이하타인 67 4.48 62 9

　 3인가구 요약 　 2,151 0.53 2,153 2,303

　 4인가구 연가구 2,665 0.41 2,549 2,940

　 　 연과타인 5 10.37 8 26

　 　 5인이하타인 34 5.87 22 2

　 4인가구 요약 　 2,704 0.41 2,579 2,968

　 5인가구 연가구 812 1.07 827 879

　 　 연과타인 10 7.76 5 25

　 　 5인이하타인 10 7.42 14 3

　 5인가구 요약 　 832 1.06 846 907

　 6인이상가구 연가구 136 2.27 157 234

　 　 연과타인 0 0 0 14

　 　 6인이상타인 5 11.01 76 0

　 6인이상가구

요약

　 141 2.22 233 248

요약 　 　 16,258 0.86 16,111 14,113

신성동 1인가구인가구 1인가구 2,126 2.2 2,175 2,790

　 1인가구 요약 　 2,126 2.2 2,175 2,790

　 2인가구인가구 연가구 1,486 0.85 1,384 1,177

　 　 5인이하타인 192 14.14 157 32

　 2인가구 요약 　 1,678 1.78 1,541 1,209

　 3인가구 연가구 1,973 0.48 1,829 1,865

　 　 연과타인 5 13.19 3 10

　 　 5인이하타인 174 9.08 72 1

　 3인가구 요약 　 2,152 0.86 1,904 1,876

　 4인가구 연가구 3,122 1.02 2,851 3,069

　 　 연과타인 5 13.59 1 26

　 　 5인이하타인 37 7.3 18 1

　 4인가구 요약 　 3,164 1.01 2,870 3,096

　 5인가구 연가구 727 1.53 714 791

　 　 연과타인 5 12.74 4 14

　 　 5인이하타인 17 8.12 4 1

　 5인가구 요약 　 750 1.5 722 806

　 6인이상가구 연가구 112 0.9 100 180

　 　 연과타인 0 0 0 8

　 　 6인이상타인 0 0 28 1

　 6인이상가구

요약

　 112 0.9 128 189

요약 　 　 9,981 0.68 9,340 9,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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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가구원수 가구구분 단순회귀추정 단순추정RSE 조사 행정

민동 1인가구인가구 1인가구 1,111 2.48 1,294 1,693

　 1인가구 요약 　 1,111 2.48 1,294 1,693

　 2인가구인가구 연가구 1,275 1.7 1,228 1,041

　 　 5인이하타인 162 4.7 82 16

　 2인가구 요약 　 1,436 1.6 1,310 1,057

　 3인가구 연가구 1,678 1.61 1,762 1,756

　 　 연과타인 0 0 0 12

　 　 5인이하타인 42 6.01 32 3

　 3인가구 요약 　 1,720 1.58 1,794 1,771

　 4인가구 연가구 2,580 1.69 2,756 3,052

　 　 연과타인 0 0 2 13

　 　 5인이하타인 20 6.54 6 1

　 4인가구 요약 　 2,601 1.68 2,764 3,066

　 5인가구 연가구 725 1.47 698 768

　 　 연과타인 0 0 1 18

　 　 5인이하타인 0 0 2 1

　 5인가구 요약 　 725 1.47 701 787

　 6인이상가구 연가구 153 2.57 150 185

　 　 연과타인 0 0 0 12

　 　 6인이상타인 0 0 6 0

　 6인이상가구

요약

　 153 2.57 156 197

요약 　 　 7,746 0.82 8,019 8,571

구즉동 1인가구인가구 1인가구 1,901 0.86 2,105 3,166

　 1인가구 요약 　 1,901 0.86 2,105 3,166

　 2인가구인가구 연가구 2,748 0.63 2,819 2,699

　 　 5인이하타인 149 2.1 120 78

　 2인가구 요약 　 2,897 0.6 2,939 2,777

　 3인가구 연가구 3,742 0.45 3,656 3,775

　 　 연과타인 0 0 0 32

　 　 5인이하타인 21 5.45 34 6

　 3인가구 요약 　 3,763 0.45 3,690 3,813

　 4인가구 연가구 6,125 0.38 6,042 6,417

　 　 연과타인 0 0 2 27

　 　 5인이하타인 11 6.46 26 3

　 4인가구 요약 　 6,136 0.38 6,070 6,447

　 5인가구 연가구 1,607 0.55 1,600 1,654

　 　 연과타인 0 0 2 49

　 　 5인이하타인 11 6.45 7 0

　 5인가구 요약 　 1,617 0.54 1,609 1,703

　 6인이상가구 연가구 322 1.3 273 417

　 　 연과타인 0 0 0 31

　 　 6인이상타인 16 6.85 6 1

　 6인이상가구

요약

　 337 1.28 279 449

요약 　 　 16,651 0.23 16,692 1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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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가구원수 가구구분 단순회귀추정 단순추정RSE 조사 행정

노은1동 1인가구인가구 1인가구 953 4.04 996 1,543

　 1인가구 요약 　 953 4.04 996 1,543

　 2인가구인가구 연가구 1,222 1.6 1,285 1,224

　 　 5인이하타인 22 5.25 47 42

　 2인가구 요약 　 1,244 1.57 1,332 1,266

　 3인가구 연가구 1,515 1.28 1,591 1,670

　 　 연과타인 5 16.33 1 17

　 　 5인이하타인 6 11.92 8 5

　 3인가구 요약 　 1,525 1.27 1,600 1,692

　 4인가구 연가구 2,228 0.73 2,137 2,297

　 　 연과타인 0 0 1 26

　 　 5인이하타인 0 0 4 0

　 4인가구 요약 　 2,228 0.73 2,142 2,323

　 5인가구 연가구 582 1.12 628 664

　 　 연과타인 0 0 0 9

　 　 5인이하타인 0 0 0 0

　 5인가구 요약 　 582 1.12 628 673

　 6인이상가구 연가구 82 5.33 115 174

　 　 연과타인 0 0 0 9

　 　 6인이상타인 0 0 0 0

　 6인이상가구

요약

　 82 5.33 115 183

요약 　 　 6,615 0.77 6,813 7,680

노은2동 1인가구인가구 1인가구 945 2.32 1,026 1,988

　 1인가구 요약 　 945 2.32 1,026 1,988

　 2인가구인가구 연가구 1,999 0.86 2,187 2,116

　 　 5인이하타인 66 5.45 41 59

　 2인가구 요약 　 2,064 0.85 2,228 2,175

　 3인가구 연가구 2,929 0.51 2,992 3,064

　 　 연과타인 11 6.14 3 28

　 　 5인이하타인 49 4.72 36 4

　 3인가구 요약 　 2,989 0.51 3,031 3,096

　 4인가구 연가구 4,783 0.64 4,603 4,786

　 　 연과타인 0 0 3 33

　 　 5인이하타인 0 0 3 4

　 4인가구 요약 　 4,783 0.64 4,609 4,823

　 5인가구 연가구 1,242 0.73 1,242 1,252

　 　 연과타인 5 12.11 2 23

　 　 5인이하타인 0 0 1 1

　 5인가구 요약 　 1,247 0.73 1,245 1,276

　 6인이상가구 연가구 146 3.11 173 305

　 　 연과타인 0 0 1 23

　 　 6인이상타인 5 10.74 6 0

　 6인이상가구

요약

　 152 3.02 180 328

요약 　 　 12,180 0.37 12,319 1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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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읍 1인가구 1인가구 3,201 3.37 3,316 5,064

　 1인가구 요약 　 3,201 3.37 3,316 5,064

　 2인가구 연가구 2,722 0.49 3,163 3,012

　 　 5인이하타인 180 10.32 456 49

　 2인가구 요약 　 2,902 0.79 3,619 3,061

　 3인가구 연가구 2,086 1.36 2,395 2,813

　 　 연과타인 5 12.79 1 29

　 　 5인이하타인 46 8.82 72 6

　 3인가구 요약 　 2,137 1.34 2,468 2,848

　 4인가구 연가구 2,549 0.71 3,053 3,335

　 　 연과타인 0 0 1 21

　 　 5인이하타인 8 9.35 16 2

　 4인가구 요약 　 2,557 0.71 3,070 3,358

　 5인가구 연가구 1,046 0.87 1,075 1,259

　 　 연과타인 3 26.67 2 26

　 　 5인이하타인 0 0 5 0

　 5인가구 요약 　 1,048 0.87 1,082 1,285

　 6인이상가구 연가구 226 3.15 259 386

　 　 연과타인 0 0 0 17

　 　 6인이상타인 32 5.37 19 0

　 6인이상가구

요약

　 258 2.84 278 403

요약 　 　 12,102 0.96 13,833 16,019

천읍 1인가구 1인가구 752 0.92 858 1,554

　 1인가구 요약 　 752 0.92 858 1,554

　 2인가구 연가구 1,224 1.04 1,430 1,190

　 　 5인이하타인 8 11.56 10 19

　 2인가구 요약 　 1,233 1.03 1,440 1,209

　 3인가구 연가구 595 1.15 534 668

　 　 연과타인 0 0 0 18

　 　 5인이하타인 6 13.11 5 3

　 3인가구 요약 　 601 1.14 539 689

　 4인가구 연가구 300 2.26 366 566

　 　 연과타인 0 0 0 11

　 　 5인이하타인 0 0 0 0

　 4인가구 요약 　 300 2.26 366 577

　 5인가구 연가구 151 2.29 194 243

　 　 연과타인 0 0 1 7

　 　 5인이하타인 0 0 0 1

　 5인가구 요약 　 151 2.29 195 251

　 6인이상가구 연가구 64 1.16 56 116

　 　 연과타인 0 0 0 5

　 　 6인이상타인 6 13.11 3 0

　 6인이상가구

요약

　 70 1.51 59 121

요약 　 　 3,107 0.57 3,457 4,401

3.홍성군 행정동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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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북면 1인가구 1인가구 266 1.48 381 618

　 1인가구 요약 　 266 1.48 381 618

　 2인가구 연가구 629 0.81 626 553

　 　 5인이하타인 6 14.43 11 10

　 2인가구 요약 　 635 0.81 637 563

　 3인가구 연가구 267 2.55 250 315

　 　 연과타인 0 0 0 5

　 　 5인이하타인 0 0 0 1

　 3인가구 요약 　 267 2.55 250 321

　 4인가구 연가구 126 1.7 168 218

　 　 연과타인 0 0 0 2

　 　 5인이하타인 0 0 2 1

　 4인가구 요약 　 126 1.7 170 221

　 5인가구 연가구 101 0.66 80 116

　 　 연과타인 0 0 0 2

　 　 5인이하타인 0 0 1 0

　 5인가구 요약 　 101 0.66 81 118

　 6인이상가구 연가구 44 6.32 39 69

　 　 연과타인 0 0 0 3

　 　 6인이상타인 0 0 0 1

　 6인이상가구

요약

　 44 6.32 39 73

요약 　 　 1,439 0.7 1,558 1,914

마면 1인가구 1인가구 377 0.94 355 644

　 1인가구 요약 　 377 0.94 355 644

　 2인가구 연가구 700 1.55 607 523

　 　 5인이하타인 0 0 0 5

　 2인가구 요약 　 700 1.55 607 528

　 3인가구 연가구 248 2.98 217 277

　 　 연과타인 0 0 0 2

　 　 5인이하타인 0 0 0 0

　 3인가구 요약 　 248 2.98 217 279

　 4인가구 연가구 119 3.9 121 167

　 　 연과타인 0 0 1 3

　 　 5인이하타인 0 0 0 0

　 4인가구 요약 　 119 3.9 122 170

　 5인가구 연가구 48 2.61 67 77

　 　 연과타인 0 0 0 2

　 　 5인이하타인 0 0 0 1

　 5인가구 요약 　 48 2.61 67 80

　 6인이상가구 연가구 42 2.69 44 51

　 　 연과타인 0 0 0 2

　 　 6인이상타인 0 0 1 0

　 6인이상가구

요약

　 42 2.69 45 53

요약 　 　 1,533 0.94 1,413 1,754



240

행정구역 가구원수 가구구분 단순회귀추정 단순추정RSE 조사 행정

홍동면 1인가구 1인가구 313 1.94 325 516

　 1인가구 요약 　 313 1.94 325 516

　 2인가구 연가구 619 1.52 606 459

　 　 5인이하타인 0 0 1 9

　 2인가구 요약 　 619 1.52 607 468

　 3인가구 연가구 173 2.27 178 234

　 　 연과타인 0 0 1 6

　 　 5인이하타인 0 0 0 0

　 3인가구 요약 　 173 2.27 179 240

　 4인가구 연가구 93 2.41 112 187

　 　 연과타인 0 0 0 5

　 　 5인이하타인 0 0 0 0

　 4인가구 요약 　 93 2.41 112 192

　 5인가구 연가구 92 3.73 82 103

　 　 연과타인 0 0 0 6

　 　 5인이하타인 0 0 1 1

　 5인가구 요약 　 92 3.73 83 110

　 6인이상가구 연가구 41 4.77 42 59

　 　 연과타인 0 0 0 8

　 　 6인이상타인 0 0 2 0

　 6인이상가구

요약

　 41 4.77 44 67

요약 　 　 1,330 0.95 1,350 1,593

장곡면 1인가구 1인가구 406 1.14 417 623

　 1인가구 요약 　 406 1.14 417 623

　 2인가구 연가구 614 0.74 628 534

　 　 5인이하타인 0 0 1 5

　 2인가구 요약 　 614 0.74 629 539

　 3인가구 연가구 136 1.71 141 199

　 　 연과타인 0 0 0 3

　 　 5인이하타인 0 0 0 0

　 3인가구 요약 　 136 1.71 141 202

　 4인가구 연가구 65 2.97 79 129

　 　 연과타인 0 0 0 1

　 　 5인이하타인 0 0 0 0

　 4인가구 요약 　 65 2.97 79 130

　 5인가구 연가구 68 3.49 57 80

　 　 연과타인 0 0 0 1

　 　 5인이하타인 0 0 0 1

　 5인가구 요약 　 68 3.49 57 82

　 6인이상가구 연가구 25 6.04 31 47

　 　 연과타인 0 0 0 3

　 　 6인이상타인 0 0 0 0

　 6인이상가구

요약

　 25 6.04 31 50

요약 　 　 1,314 0.58 1,35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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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면 1인가구 1인가구 295 2.02 278 438

　 1인가구 요약 　 295 2.02 278 438

　 2인가구 연가구 536 0.91 486 380

　 　 5인이하타인 0 0 3 6

　 2인가구 요약 　 536 0.91 489 386

　 3인가구 연가구 68 4.23 128 160

　 　 연과타인 0 0 0 2

　 　 5인이하타인 0 0 0 0

　 3인가구 요약 　 68 4.23 128 162

　 4인가구 연가구 74 2.13 78 114

　 　 연과타인 0 0 1 2

　 　 5인이하타인 0 0 0 1

　 4인가구 요약 　 74 2.13 79 117

　 5인가구 연가구 21 5.04 62 68

　 　 연과타인 0 0 0 4

　 　 5인이하타인 0 0 0 0

　 5인가구 요약 　 21 5.04 62 72

　 6인이상가구 연가구 17 3.83 17 47

　 　 연과타인 0 0 0 2

　 　 6인이상타인 6 14.97 6 0

　 6인이상가구

요약

　 24 4.88 23 49

요약 　 　 1,017 0.84 1,059 1,224

결성면 1인가구 1인가구 244 1.75 254 429

　 1인가구 요약 　 244 1.75 254 429

　 2인가구 연가구 527 1.34 467 389

　 　 5인이하타인 0 0 8 1

　 2인가구 요약 　 527 1.34 475 390

　 3인가구 연가구 156 1.41 136 152

　 　 연과타인 0 0 0 2

　 　 5인이하타인 0 0 2 0

　 3인가구 요약 　 156 1.41 138 154

　 4인가구 연가구 37 1.23 82 111

　 　 연과타인 0 0 0 1

　 　 5인이하타인 6 14.97 3 0

　 4인가구 요약 　 43 2.41 85 112

　 5인가구 연가구 38 2.54 35 59

　 　 연과타인 0 0 0 0

　 　 5인이하타인 0 0 2 0

　 5인가구 요약 　 38 2.54 37 59

　 6인이상가구 연가구 -1 -88.19 16 36

　 　 연과타인 0 0 0 1

　 　 6인이상타인 0 0 3 0

　 6인이상가구

요약

　 -1 -88.19 19 37

요약 　 　 1,007 0.86 1,008 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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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면 1인가구 1인가구 325 1.84 338 606

　 1인가구 요약 　 325 1.84 338 606

　 2인가구 연가구 566 0.56 600 513

　 　 5인이하타인 6 14.63 5 7

　 2인가구 요약 　 572 0.57 605 520

　 3인가구 연가구 165 0.69 185 250

　 　 연과타인 0 0 0 4

　 　 5인이하타인 0 0 0 0

　 3인가구 요약 　 165 0.69 185 254

　 4인가구 연가구 94 1.86 119 152

　 　 연과타인 0 0 0 6

　 　 5인이하타인 0 0 0 0

　 4인가구 요약 　 94 1.86 119 158

　 5인가구 연가구 82 5.66 57 89

　 　 연과타인 0 0 0 5

　 　 5인이하타인 0 0 0 0

　 5인가구 요약 　 82 5.66 57 94

　 6인이상가구 연가구 40 6.58 47 67

　 　 연과타인 0 0 1 2

　 　 6인이상타인 0 0 0 0

　 6인이상가구

요약

　 40 6.58 48 69

요약 　 　 1,278 0.7 1,352 1,701

갈산면 1인가구 1인가구 466 1.2 394 624

　 1인가구 요약 　 466 1.2 394 624

　 2인가구 연가구 621 0.82 688 588

　 　 5인이하타인 0 0 2 5

　 2인가구 요약 　 621 0.82 690 593

　 3인가구 연가구 216 1.66 210 275

　 　 연과타인 0 0 0 4

　 　 5인이하타인 0 0 0 1

　 3인가구 요약 　 216 1.66 210 280

　 4인가구 연가구 145 1.26 112 186

　 　 연과타인 0 0 0 2

　 　 5인이하타인 0 0 0 0

　 4인가구 요약 　 145 1.26 112 188

　 5인가구 연가구 64 2.77 68 103

　 　 연과타인 0 0 0 1

　 　 5인이하타인 0 0 0 0

　 5인가구 요약 　 64 2.77 68 104

　 6인이상가구 연가구 38 6.31 31 67

　 　 연과타인 0 0 0 2

　 　 6인이상타인 0 0 1 0

　 6인이상가구

요약

　 38 6.31 32 69

요약 　 　 1,551 0.59 1,50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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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항면 1인가구 1인가구 324 0.96 522 759

　 1인가구 요약 　 324 0.96 522 759

　 2인가구 연가구 687 0.85 651 556

　 　 5인이하타인 6 15.47 13 13

　 2인가구 요약 　 693 0.85 664 569

　 3인가구 연가구 175 2.26 255 284

　 　 연과타인 0 0 0 7

　 　 5인이하타인 0 0 3 1

　 3인가구 요약 　 175 2.26 258 292

　 4인가구 연가구 220 1.37 153 196

　 　 연과타인 0 0 0 2

　 　 5인이하타인 0 0 1 0

　 4인가구 요약 　 220 1.37 154 198

　 5인가구 연가구 55 4.63 70 93

　 　 연과타인 0 0 0 4

　 　 5인이하타인 0 0 0 0

　 5인가구 요약 　 55 4.63 70 97

　 6인이상가구 연가구 35 6.09 43 57

　 　 연과타인 0 0 0 2

　 　 6인이상타인 0 0 2 0

　 6인이상가구

요약

　 35 6.09 45 59

요약 　 　 1,502 0.6 1,713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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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01 2 0 0.00 1 0

11 01 3 6 244.42 5 3

11 01 4 0 0.00 3 2

11 01 5 8 203.10 4 5

11 01 6 8 174.36 6 7

11 01 7 2 293.13 9 4

11 01 8 7 207.85 20 10

11 01 9 0 0.00 28 2

11 01 10 0 0.00 14 0

11 02 1 0 0.00 1 0

11 02 2 0 0.00 1 0

11 02 3 1 367.42 4 1

11 02 4 2 419.82 8 3

11 02 5 11 104.72 13 12

11 02 6 18 265.27 12 9

11 02 7 10 294.59 2 4

11 02 8 0 0.00 15 14

11 02 9 0 0.00 37 10

11 02 10 11 413.68 10 2

11 03 1 0 0.00 0 1

11 03 2 1 489.90 1 0

11 03 3 2 588.78 3 4

11 03 4 5 259.23 5 6

11 03 5 24 75.97 22 18

11 03 6 12 254.95 12 17

11 03 7 3 609.30 4 7

11 03 8 21 193.78 14 16

11 03 9 11 212.53 21 14

11 03 10 112 446.52 22 2

11 04 1 5 499.23 1 1

11 04 2 0 0.00 0 1

11 04 3 8 246.64 6 4

11 04 4 12 200.41 7 8

11 04 5 15 134.66 15 16

11 04 6 31 120.24 13 18

11 04 7 8 136.93 4 7

11 04 8 19 106.79 28 17

11 04 9 35 267.93 32 11

11 04 10 23 466.57 21 1

11 05 1 5 499.23 1 1

11 05 2 0 0.00 0 2

11 05 3 18 81.08 24 16

<부록 4-3>주택추정 결과

주택종류 11:일반단독주택,12:다가구단독주택,13:업겸용단독주택,20:아 트,30:연립주택,40:다세 주택,50:기타

주택,99:미상

주택면 1:23.1㎡미만,2:23.1~29.7㎡미만,3:29.7~46.2㎡미만,4:46.2~62.7㎡미만,5:62.7~95.7㎡미만,6:95.7~128.7㎡미

만,7:128.7~161.7㎡미만,8:161.7~227.7㎡미만,9:227.7-326.7㎡미만,10:326.7㎡이상

건축연도 01:2009년,02:2008년,03:2007년,04:2006년,05:2005년,06:2000~2004년,07:1995~1999년,08:1990~1994년,

09:1980~1989년,10:1970~1979년,11:1960~1969년,12:1959년 이

1.유성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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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05 4 12 217.01 16 15

11 05 5 38 132.10 19 31

11 05 6 23 125.30 26 30

11 05 7 6 363.25 8 13

11 05 8 152 229.06 38 39

11 05 9 0 0.00 13 12

11 05 10 36 463.06 7 5

11 06 1 15 226.27 5 7

11 06 2 8 136.08 15 7

11 06 3 41 30.76 71 44

11 06 4 41 267.26 31 44

11 06 5 154 71.98 81 134

11 06 6 108 37.10 88 118

11 06 7 41 117.98 38 54

11 06 8 90 75.00 139 116

11 06 9 194 219.20 38 35

11 06 10 24 136.93 8 23

11 07 1 4 0.00 1 4

11 07 2 6 115.47 3 6

11 07 3 17 143.16 11 20

11 07 4 31 171.27 15 39

11 07 5 117 104.46 109 115

11 07 6 117 107.93 96 127

11 07 7 85 133.63 26 42

11 07 8 84 58.14 61 68

11 07 9 36 238.47 7 28

11 07 10 15 175.88 5 10

11 08 1 1 489.90 1 0

11 08 2 6 336.65 2 3

11 08 3 10 391.92 5 14

11 08 4 43 129.54 15 39

11 08 5 173 63.80 75 165

11 08 6 138 46.77 104 129

11 08 7 27 206.62 70 44

11 08 8 77 64.10 81 81

11 08 9 12 309.40 23 24

11 08 10 26 259.84 5 15

11 09 1 14 210.82 9 3

11 09 2 11 204.09 11 2

11 09 3 41 94.85 48 25

11 09 4 68 128.39 120 54

11 09 5 266 74.63 325 214

11 09 6 145 57.74 239 155

11 09 7 84 60.78 159 77

11 09 8 135 110.52 117 101

11 09 9 43 164.57 30 34

11 09 10 10 364.58 2 10

11 10 1 20 294.45 8 5

11 10 2 0 0.00 12 1

11 10 3 22 107.33 80 26

11 10 4 96 71.85 185 83

11 10 5 243 99.17 196 241

11 10 6 92 103.81 89 105

11 10 7 26 202.18 17 39

11 10 8 16 377.49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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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0 9 11 349.54 6 7

11 10 10 2 1095.45 4 6

11 11 1 2 272.80 31 1

11 11 2 0 0.00 35 1

11 11 3 39 160.23 265 23

11 11 4 86 130.68 158 48

11 11 5 148 73.44 170 112

11 11 6 44 56.10 68 39

11 11 7 8 178.54 16 10

11 11 8 15 301.11 10 10

11 11 9 5 261.05 3 7

11 11 10 9 243.43 3 3

11 12 1 8 209.65 62 3

11 12 2 10 152.41 121 4

11 12 3 90 117.85 738 50

11 12 4 155 99.00 423 128

11 12 5 313 86.61 494 201

11 12 6 86 50.31 123 78

11 12 7 17 116.90 32 19

11 12 8 18 124.80 14 13

11 12 9 1 662.08 1 1

11 12 10 2 648.07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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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종류 건축연도 주택면 비추정 비추정RSE 건축물 장 주택조사자료

12 01 3 0 0.00 0 1

12 01 4 1 662.08 1 1

12 01 5 0 0.00 1 1

12 01 6 1 400.83 1 2

12 01 7 1 44.54 1 1

12 01 8 61 443.60 12 4

12 01 9 0 0.00 24 5

12 01 10 10 254.56 5 13

12 02 4 0 0.00 1 3

12 02 5 0 0.00 0 2

12 02 6 0 0.00 2 5

12 02 7 3 382.83 3 3

12 02 8 0 0.00 2 3

12 02 9 0 0.00 0 12

12 02 10 2 1527.53 6 14

12 03 1 1 489.90 1 0

12 03 3 2 538.13 2 1

12 03 4 4 387.30 4 0

12 03 5 3 427.08 10 2

12 03 6 2 489.90 2 4

12 03 7 5 526.22 1 2

12 03 8 0 0.00 0 5

12 03 9 2 883.18 2 5

12 03 10 8 600.00 4 18

12 04 1 2 538.13 2 1

12 04 2 7 489.90 6 0

12 04 3 1 1016.56 1 2

12 04 4 0 0.00 3 0

12 04 5 1 122.47 4 1

12 04 7 1 489.90 1 0

12 04 8 0 0.00 3 5

12 04 9 2 2986.64 6 16

12 04 10 5 1227.68 5 22

12 05 1 0 0.00 5 0

12 05 2 1 692.82 3 1

12 05 3 4 244.95 4 2

12 05 4 5 461.88 3 5

12 05 5 2 432.05 6 2

12 05 6 3 461.88 3 7

12 05 7 1 662.08 1 1

12 05 8 12 191.49 3 10

12 05 9 12 251.66 4 10

12 05 10 15 427.71 10 34

12 06 1 3 230.94 11 5

12 06 2 1 489.90 2 2

12 06 3 7 221.31 37 9

12 06 4 7 737.34 28 24

12 06 5 10 510.06 23 26

12 06 6 20 334.75 13 33

12 06 7 20 207.85 5 28

12 06 8 121 168.75 34 78

12 06 9 87 184.15 57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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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06 10 398 154.05 444 596

12 07 1 0 0.00 0 1

12 07 2 0 0.00 0 2

12 07 3 3 588.78 1 8

12 07 4 0 0.00 0 5

12 07 5 8 367.42 4 12

12 07 6 13 319.84 5 28

12 07 7 12 195.79 4 13

12 07 8 34 263.07 29 39

12 07 9 18 589.66 57 60

12 07 10 136 100.53 185 171

12 08 1 0 0.00 0 2

12 08 3 0 0.00 0 3

12 08 4 0 0.00 0 5

12 08 5 9 230.94 3 3

12 08 6 33 206.30 9 29

12 08 7 8 241.52 12 10

12 08 8 81 106.31 47 51

12 08 9 45 92.05 30 61

12 08 10 255 304.32 17 76

12 09 3 0 0.00 0 1

12 09 4 0 0.00 0 4

12 09 5 5 540.07 1 10

12 09 6 30 160.00 3 20

12 09 7 12 404.15 2 12

12 09 8 11 714.63 4 31

12 09 9 2 4503.66 2 27

12 09 10 0 0.00 0 14

12 10 1 1 489.90 1 0

12 10 3 1 848.53 1 2

12 10 4 0 0.00 0 2

12 10 5 0 0.00 0 10

12 10 6 0 0.00 0 6

12 10 7 2 547.72 1 5

12 10 8 5 169.71 1 6

12 10 9 0 0.00 0 2

12 10 10 0 0.00 0 5

12 11 3 0 0.00 0 2

12 11 5 0 0.00 0 3

12 11 6 0 0.00 0 1

12 11 7 0 0.00 0 1

12 11 8 0 0.00 0 1

12 11 9 0 0.00 0 4

12 12 3 2 489.90 2 0

12 12 4 1 489.90 1 0

12 12 5 2 346.41 1 2

12 12 6 0 0.00 0 3

12 12 8 5 534.92 1 3

12 12 9 0 0.00 0 1

12 12 10 1 489.9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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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종류 건축연도 주택면 비추정 비추정RSE 건축물 장 주택조사자료

13 01 3 0 0.00 0 1

13 01 4 5 508.38 1 2

13 01 5 0 0.00 0 1

13 01 6 1 447.58 1 2

13 01 7 0 0.00 0 1

13 01 8 0 0.00 8 2

13 01 9 7 203.28 6 2

13 01 10 2 468.16 2 2

13 02 1 0 0.00 0 1

13 02 3 0 0.00 0 1

13 02 4 0 0.00 1 0

13 02 5 15 372.10 3 3

13 02 6 0 0.00 0 9

13 02 7 3 692.82 3 7

13 02 8 0 0.00 64 9

13 02 9 235 385.01 46 15

13 02 10 2 2694.53 2 12

13 03 4 2 346.41 2 0

13 03 5 20 203.47 5 7

13 03 6 5 1053.86 7 17

13 03 7 1 2200.38 1 8

13 03 8 250 405.41 49 13

13 03 9 0 0.00 44 19

13 03 10 0 0.00 2 15

13 04 2 1 489.90 1 0

13 04 3 0 0.00 2 0

13 04 4 0 0.00 0 1

13 04 5 2 318.05 2 4

13 04 6 3 893.73 4 9

13 04 7 5 536.64 1 12

13 04 8 43 278.14 43 13

13 04 9 0 0.00 59 24

13 04 10 8 340.95 8 11

13 05 3 2 538.13 2 1

13 05 4 0 0.00 3 2

13 05 5 0 0.00 3 0

13 05 6 5 880.44 1 14

13 05 7 5 219.09 2 8

13 05 8 0 0.00 8 2

13 05 9 6 359.74 43 10

13 05 10 24 216.99 12 11

13 06 1 1 692.82 3 1

13 06 2 1 0.00 1 1

13 06 3 4 600.00 1 14

13 06 4 11 93.12 8 11

13 06 5 22 195.56 8 23

13 06 6 51 229.83 10 51

13 06 7 18 181.42 10 20

13 06 8 63 53.60 59 73

13 06 9 40 507.80 212 101

13 06 10 69 353.27 335 139

13 07 1 2 848.53 1 6

13 07 2 0 0.00 0 1

13 07 3 4 248.3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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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07 4 5 310.32 6 8

13 07 5 27 145.34 15 25

13 07 6 26 451.02 17 64

13 07 7 108 261.27 24 36

13 07 8 132 160.40 41 80

13 07 9 8 1611.17 123 61

13 07 10 48 171.69 24 67

13 08 1 0 0.00 0 2

13 08 3 9 277.56 6 7

13 08 4 0 0.00 3 8

13 08 5 36 228.93 12 29

13 08 6 40 165.95 35 64

13 08 7 29 182.73 29 28

13 08 8 203 204.95 58 58

13 08 9 86 115.95 144 73

13 08 10 87 316.18 17 40

13 09 1 0 0.00 0 1

13 09 2 0 0.00 1 0

13 09 3 5 499.23 1 1

13 09 4 17 99.59 11 14

13 09 5 27 206.88 27 23

13 09 6 31 118.86 25 28

13 09 7 19 96.68 32 23

13 09 8 45 233.95 32 21

13 09 9 17 195.45 17 15

13 09 10 14 185.16 4 12

13 10 2 0 0.00 1 0

13 10 3 1 848.53 3 2

13 10 4 2 716.66 10 4

13 10 5 7 860.00 7 16

13 10 6 7 641.43 7 17

13 10 7 5 90.35 7 5

13 10 8 5 75.00 4 6

13 10 9 5 436.09 1 7

13 10 10 0 0.00 0 2

13 11 3 0 0.00 1 2

13 11 4 4 212.13 8 2

13 11 5 7 149.00 10 3

13 11 6 1 730.30 3 3

13 11 7 1 489.90 1 0

13 11 8 2 424.26 2 1

13 11 9 0 0.00 1 0

13 11 10 0 0.00 0 1

13 12 2 0 0.00 2 0

13 12 3 0 0.00 7 0

13 12 4 7 261.86 7 1

13 12 5 4 209.96 14 3

13 12 6 0 0.00 8 1

13 12 7 2 346.41 4 3

13 12 8 1 848.5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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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종류 건축연도 주택면 비추정 비추정RSE 건축물 장 주택조사자료

20 01 4 938 48.71 853 845

20 01 5 891 76.43 810 752

20 01 6 198 54.43 180 176

20 01 7 40 490.05 36 1

20 01 8 35 490.10 32 1

20 02 5 933 39.47 848 844

20 02 6 637 14.64 667 658

20 02 7 1049 22.51 1003 991

20 02 8 571 28.04 647 617

20 02 9 11 44.54 10 10

20 03 5 579 49.58 526 503

20 03 6 605 41.41 550 556

20 03 7 411 42.56 374 370

20 03 8 79 50.86 72 70

20 04 4 301 37.44 274 269

20 04 5 5449 2.79 5493 5454

20 04 6 1537 3.46 1531 1530

20 04 7 737 28.33 670 666

20 04 8 108 44.54 98 98

20 05 3 140 792.94 406 366

20 05 4 1490 160.53 2222 2189

20 05 5 3697 63.50 3115 3149

20 05 6 891 3.86 898 896

20 05 7 633 44.12 575 576

20 05 8 14 112.01 13 16

20 05 9 7 44.54 6 6

20 06 1 0 0.00 0 2

20 06 2 23 76.21 135 19

20 06 3 529 68.91 531 456

20 06 4 2882 31.61 3143 3138

20 06 5 6529 21.81 6086 6161

20 06 6 3419 167.72 1458 1580

20 06 7 3902 255.41 765 703

20 06 8 275 68.65 250 297

20 06 9 0 0.00 0 2

20 06 10 0 0.00 0 1

20 07 2 0 0.00 0 97

20 07 3 377 91.51 487 436

20 07 4 4804 23.89 4588 4784

20 07 5 3253 59.35 3567 3812

20 07 6 336 29.88 298 351

20 07 7 2377 383.44 466 455

20 07 10 0 0.00 13 0

20 08 3 755 78.04 858 740

20 08 4 1010 105.73 1299 1434

20 08 5 7029 7.57 7132 6952

20 08 6 2580 24.68 2345 2366

20 08 7 2497 39.06 2270 2251

20 08 8 0 0.00 0 13

20 08 10 1 489.90 1 0

20 09 3 510 398.49 100 136

20 09 4 21 23.33 72 22

20 09 5 131 288.55 119 208

20 09 6 241 142.15 219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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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09 7 46 750.75 42 117

20 09 8 0 0.00 0 43

20 09 10 7 416.33 6 0

20 10 4 0 0.00 24 1

20 10 5 0 0.00 0 131

20 10 6 0 0.0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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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종류 건축연도 주택면 비추정 비추정RSE 건축물 장 주택조사자료

30 01 8 0 0.00 0 8

30 02 4 0 0.00 0 1

30 02 7 24 342.90 22 2

30 02 8 9 465.24 8 4

30 03 1 0 0.00 0 4

30 03 4 0 0.00 0 1

30 03 5 0 0.00 0 2

30 03 6 0 0.00 0 2

30 03 7 88 295.05 80 35

30 03 8 35 387.16 32 64

30 03 9 9 11.13 8 9

30 04 1 0 0.00 0 1

30 04 3 0 0.00 0 1

30 04 4 0 0.00 0 1

30 04 5 0 0.00 0 10

30 04 6 9 327.65 8 4

30 04 7 20 419.23 4 5

30 04 8 0 0.00 0 4

30 05 1 0 0.00 0 2

30 05 2 0 0.00 0 2

30 05 3 0 0.00 0 2

30 05 4 0 0.00 0 14

30 05 5 122 470.06 24 9

30 05 6 82 495.24 16 18

30 05 7 4 394.59 4 2

30 05 8 0 0.00 0 7

30 06 1 61 491.99 12 8

30 06 2 0 0.00 0 19

30 06 3 434 472.09 85 21

30 06 4 0 0.00 0 13

30 06 5 1183 397.99 338 224

30 06 6 5 5274.13 1 81

30 06 7 29 158.71 103 20

30 06 8 0 0.00 33 70

30 06 9 0 0.00 0 2

30 06 10 20 496.11 18 4

30 07 1 0 0.00 5 0

30 07 2 1 0.00 19 1

30 07 3 13 65.27 90 14

30 07 4 29 13734.13 15 845

30 07 5 126 722.33 41 334

30 07 6 57 254.87 11 57

30 07 7 9 426.30 8 8

30 07 8 0 0.00 0 16

30 07 9 17 226.61 15 11

30 07 10 80 490.09 73 3

30 08 1 0 0.00 0 1

30 08 3 31 22.35 10 31

30 08 4 323 511.61 42 311

30 08 5 163 554.00 32 206

30 08 6 112 275.92 22 33

30 08 7 0 0.00 0 6

30 08 8 82 472.53 16 19

30 08 9 0 0.00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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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09 3 0 0.00 0 8

30 09 4 46 240.04 54 60

30 09 5 426 364.70 173 111

30 09 6 20 466.50 4 2

30 09 7 4 1180.21 4 15

30 09 8 0 0.00 0 2

30 09 10 1 489.90 1 0

30 10 3 0 0.00 2 0

30 10 4 18 0.00 18 18

30 10 5 653 489.15 128 5

30 10 9 0 0.00 0 1

30 11 4 0 0.00 0 2

30 12 5 0 0.00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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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종류 건축연도 주택면 비추정 비추정RSE 건축물 장 주택조사자료

40 01 1 0 0.00 0 1

40 01 4 0 0.00 0 1

40 01 5 0 0.00 0 2

40 01 6 0 0.00 0 4

40 02 1 0 0.00 0 2

40 02 3 7 489.90 6 0

40 02 6 0 0.00 0 1

40 02 10 0 0.00 0 1

40 03 1 71 349.99 14 1

40 03 2 6 489.90 5 0

40 03 3 0 0.00 12 2

40 03 4 11 360.94 10 1

40 03 5 10 438.85 9 0

40 03 6 0 0.00 3 1

40 03 7 0 0.00 0 3

40 03 8 0 0.00 0 4

40 03 9 0 0.00 0 1

40 03 10 1 662.08 1 1

40 04 1 0 0.00 0 3

40 04 2 5 403.98 10 2

40 04 3 6 232.06 19 3

40 04 4 4 122.47 7 5

40 04 5 8 146.45 11 10

40 04 6 2 489.90 1 4

40 04 8 0 0.00 0 2

40 05 1 13 98.83 63 14

40 05 2 8 183.71 18 9

40 05 3 32 0.00 28 32

40 05 4 22 96.67 43 22

40 05 5 43 149.96 54 34

40 05 6 6 918.95 11 16

40 05 7 0 0.00 0 1

40 05 8 0 0.00 0 1

40 05 9 0 0.00 0 1

40 05 10 0 0.00 0 1

40 06 1 127 97.30 1121 143

40 06 2 252 245.42 588 242

40 06 3 471 116.20 247 395

40 06 4 69 135.38 79 60

40 06 5 107 155.89 94 79

40 06 6 144 294.57 12 49

40 06 7 18 284.15 9 17

40 06 8 15 501.48 3 23

40 06 9 0 0.00 0 7

40 06 10 0 0.00 0 27

40 07 1 0 0.00 0 8

40 07 2 71 740.86 14 81

40 07 3 61 111.30 24 63

40 07 4 38 48.82 65 40

40 07 5 190 88.29 206 159

40 07 6 0 0.00 0 27

40 07 7 51 389.66 10 8

40 07 8 0 0.00 0 6

40 07 9 0 0.0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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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07 10 0 0.00 0 6

40 08 2 13 426.35 1 13

40 08 3 25 77.03 136 25

40 08 4 74 100.47 443 72

40 08 5 280 171.48 59 173

40 08 6 10 356.65 2 9

40 08 7 0 0.00 0 3

40 08 8 0 0.00 0 2

40 08 9 0 0.00 0 3

40 08 10 0 0.00 0 1

40 09 1 0 0.00 0 1

40 09 3 6 223.31 30 7

40 09 4 6 163.30 22 8

40 09 5 17 128.83 8 13

40 09 6 0 0.00 0 3

40 09 7 0 0.00 3 0

40 09 8 1 489.90 1 0

40 09 9 2 267.22 2 1

40 09 10 2 489.90 2 0

40 10 3 0 0.00 1 0

40 10 4 0 0.00 0 2

40 10 5 0 0.00 0 2

40 10 6 0 0.00 0 1

40 10 8 0 0.00 0 1

40 11 4 0 0.00 0 1

40 11 5 0 0.00 0 1

40 11 6 0 0.00 0 2

40 11 8 0 0.00 0 1

40 12 1 0 0.00 0 1

40 12 5 0 0.00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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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종류 건축연도 주택면 비추정 비추정RSE 건축물 장 주택조사자료

50 01 4 1 489.90 1 0

50 01 6 0 0.00 0 1

50 01 7 0 0.00 0 1

50 01 9 1 489.90 1 0

50 02 1 0 0.00 0 1

50 02 4 1 489.90 1 0

50 02 8 3 282.84 3 0

50 02 9 0 0.00 8 0

50 02 10 0 0.00 7 0

50 03 4 0 0.00 0 1

50 03 5 0 0.00 0 1

50 03 6 2 346.41 2 0

50 03 7 0 0.00 4 0

50 03 8 2 240.00 5 1

50 03 9 2 346.41 2 0

50 03 10 0 0.00 6 0

50 04 3 0 0.00 2 0

50 04 4 0 0.00 0 1

50 04 5 0 0.00 1 1

50 04 6 0 0.00 4 1

50 04 7 0 0.00 2 2

50 04 8 0 0.00 3 1

50 04 9 2 346.41 6 2

50 04 10 0 0.00 8 1

50 05 3 0 0.00 0 1

50 05 5 2 185.16 7 1

50 05 6 0 0.00 3 2

50 05 7 3 163.30 3 2

50 05 8 0 0.00 5 0

50 05 9 0 0.00 4 0

50 05 10 0 0.00 7 0

50 06 1 0 0.00 4 1

50 06 2 0 0.00 3 0

50 06 3 2 541.60 6 4

50 06 4 6 258.20 6 4

50 06 5 18 241.91 9 9

50 06 6 2 642.59 24 5

50 06 7 6 202.70 25 6

50 06 8 7 383.91 98 14

50 06 9 8 228.33 155 2

50 06 10 15 202.91 195 7

50 07 1 0 0.00 0 6

50 07 3 0 0.00 0 3

50 07 4 5 307.06 7 5

50 07 5 15 182.19 17 15

50 07 6 18 118.16 25 18

50 07 7 95 276.31 19 10

50 07 8 8 189.02 65 4

50 07 9 5 222.43 173 3

50 07 10 0 0.00 80 4

50 08 1 0 0.00 0 1

50 08 3 1 0.00 1 1

50 08 4 9 243.43 3 3

50 08 5 32 169.21 1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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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08 6 6 513.30 29 17

50 08 7 3 564.71 34 9

50 08 8 9 125.91 71 8

50 08 9 0 0.00 215 7

50 08 10 0 0.00 121 2

50 09 1 0 0.00 0 1

50 09 2 1 692.82 2 1

50 09 3 3 195.96 5 2

50 09 4 4 312.25 8 1

50 09 5 6 153.05 25 5

50 09 6 7 134.14 32 5

50 09 7 4 37.68 26 4

50 09 8 0 0.00 45 1

50 09 9 2 256.87 38 1

50 09 10 0 0.00 53 3

50 10 1 2 489.90 2 0

50 10 3 0 0.00 11 0

50 10 4 3 308.46 13 1

50 10 5 3 295.65 18 1

50 10 6 3 149.67 15 2

50 10 7 0 0.00 10 2

50 10 8 0 0.00 12 0

50 10 9 2 282.84 3 1

50 10 10 2 255.84 11 1

50 11 1 0 0.00 2 0

50 11 3 0 0.00 4 0

50 11 4 0 0.00 7 0

50 11 5 3 180.53 9 2

50 11 6 0 0.00 9 0

50 11 7 0 0.00 3 0

50 11 8 0 0.00 3 0

50 11 9 0 0.00 2 0

50 11 10 0 0.00 3 0

50 12 1 0 0.00 1 0

50 12 2 0 0.00 0 1

50 12 3 0 0.00 14 0

50 12 4 0 0.00 7 0

50 12 5 5 282.84 9 1

50 12 6 0 0.00 7 0

50 12 7 6 324.96 5 0

50 12 8 0 0.00 3 0

50 12 10 1 489.9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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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종류 건축연도 주택면 비추정 비추정RSE 건축물 장 주택조사자료

11 01 1 10 251.36 2 3

11 01 2 0 0.00 1 0

11 01 3 0 0.00 6 9

11 01 4 2 1176.94 6 9

11 01 5 66 84.78 60 90

11 01 6 99 52.02 70 88

11 01 7 33 144.95 11 17

11 01 8 11 125.53 11 8

11 01 9 0 0.00 2 2

11 01 10 8 336.48 7 1

11 02 1 4 234.52 4 0

11 02 2 1 623.77 1 2

11 02 3 20 196.57 4 12

11 02 4 21 160.03 7 16

11 02 5 93 21.79 62 86

11 02 6 154 48.89 94 115

11 02 7 32 56.13 32 28

11 02 8 9 178.81 17 8

11 02 9 2 420.68 2 1

11 02 10 0 0.00 0 2

11 03 1 3 308.14 3 1

11 03 2 1 349.89 1 2

11 03 3 12 170.38 8 13

11 03 4 23 143.71 10 28

11 03 5 85 32.86 52 87

11 03 6 143 31.87 93 129

11 03 7 21 151.12 17 26

11 03 8 25 84.83 15 17

11 03 9 0 0.00 2 0

11 03 10 0 0.00 0 2

11 04 1 0 0.00 2 1

11 04 3 5 229.78 5 6

11 04 4 14 201.02 7 18

11 04 5 157 85.40 37 106

11 04 6 156 37.10 119 134

11 04 7 28 74.31 22 22

11 04 8 68 139.44 17 19

11 04 9 2 321.93 2 1

11 04 10 0 0.00 0 3

11 05 1 4 191.88 4 2

11 05 2 1 623.77 1 2

11 05 3 3 675.50 1 15

11 05 4 24 184.03 4 31

11 05 5 240 101.11 42 137

11 05 6 203 66.76 124 216

11 05 7 37 79.90 28 28

11 05 8 4 662.32 21 14

11 05 9 5 397.42 1 2

11 05 10 1 517.57 1 1

11 06 1 20 229.05 4 3

11 06 2 0 0.00 5 2

11 06 3 48 122.31 16 53

2.홍성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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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06 4 150 98.27 26 88

11 06 5 789 48.60 311 563

11 06 6 1051 40.82 573 859

11 06 7 76 35.99 76 83

11 06 8 103 56.99 81 75

11 06 9 0 0.00 8 9

11 06 10 0 0.00 4 3

11 07 1 3 290.13 3 5

11 07 2 10 273.39 2 1

11 07 3 92 160.63 18 55

11 07 4 280 119.61 42 163

11 07 5 1136 16.17 655 1143

11 07 6 912 40.84 607 1039

11 07 7 275 120.33 74 100

11 07 8 55 50.24 69 59

11 07 9 0 0.00 9 11

11 07 10 4 298.48 4 6

11 08 1 0 0.00 4 3

11 08 2 0 0.00 5 1

11 08 3 65 109.44 27 46

11 08 4 211 59.51 48 169

11 08 5 1522 53.25 594 1049

11 08 6 907 63.07 322 712

11 08 7 732 257.17 77 105

11 08 8 720 248.96 72 56

11 08 9 14 231.08 13 9

11 08 10 4 295.16 4 4

11 09 1 0 0.00 9 2

11 09 2 15 305.87 14 3

11 09 3 40 177.32 40 77

11 09 4 484 174.70 111 251

11 09 5 3157 182.93 549 1415

11 09 6 3700 284.89 148 640

11 09 7 308 238.15 77 111

11 09 8 235 261.27 46 70

11 09 9 7 209.70 6 11

11 09 10 0 0.00 3 5

11 10 1 20 217.63 18 7

11 10 2 47 279.29 43 2

11 10 3 240 170.08 112 70

11 10 4 633 168.75 294 339

11 10 5 2501 160.16 309 1239

11 10 6 1403 187.10 66 455

11 10 7 176 164.80 22 70

11 10 8 36 113.33 7 38

11 10 9 1 2674.46 1 12

11 10 10 3 663.32 3 10

11 11 1 0 0.00 16 4

11 11 2 0 0.00 34 5

11 11 3 101 40.91 114 91

11 11 4 235 53.97 67 226

11 11 5 607 94.16 52 744

11 11 6 41 788.81 8 273

11 11 7 5 1381.39 1 55

11 11 8 10 566.75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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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 9 0 0.00 0 6

11 11 10 0 0.00 0 3

11 12 1 29 189.76 115 7

11 12 2 0 0.00 152 1

11 12 3 279 133.62 664 163

11 12 4 1030 149.19 406 400

11 12 5 3078 140.01 334 1060

11 12 6 546 112.67 93 316

11 12 7 30 164.31 19 51

11 12 8 0 0.00 13 24

11 12 9 20 236.02 4 2

11 12 10 1 1782.41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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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종류 건축연도 주택면 비추정 비추정RSE 건축물 장 주택조사자료

12 01 3 1 382.97 1 0

12 01 4 0 0.00 0 1

12 01 7 1 382.97 1 0

12 01 8 0 0.00 2 0

12 01 9 1 382.97 1 0

12 01 10 4 139.26 4 6

12 02 3 0 0.00 0 3

12 02 5 0 0.00 0 1

12 02 6 2 321.93 2 1

12 02 8 1 34.82 1 1

12 02 9 2 270.80 2 0

12 02 10 11 243.71 10 4

12 03 7 1 382.97 1 0

12 03 8 2 270.80 2 0

12 03 9 0 0.00 2 8

12 03 10 19 299.85 17 3

12 04 6 0 0.00 3 1

12 04 7 0 0.00 0 2

12 04 8 2 647.61 2 3

12 04 9 1 794.68 1 2

12 04 10 2 34.82 2 2

12 05 8 0 0.00 2 1

12 05 9 1 794.68 1 2

12 05 10 1 34.82 1 1

12 06 4 1 349.89 1 2

12 06 5 2 259.37 2 2

12 06 6 1 747.52 1 4

12 06 7 3 400.17 3 1

12 06 8 6 63.83 6 7

12 06 9 8 178.57 7 13

12 06 10 22 17.41 20 23

12 07 1 0 0.00 0 3

12 07 3 0 0.00 0 3

12 07 4 0 0.00 0 1

12 07 5 36 214.55 7 5

12 07 6 26 121.24 5 19

12 07 7 15 62.78 3 14

12 07 8 0 0.00 9 8

12 07 9 11 632.28 10 29

12 07 10 87 237.54 79 33

12 08 4 0 0.00 0 3

12 08 5 5 242.28 1 10

12 08 6 1 1741.12 1 7

12 08 7 26 293.24 5 7

12 08 8 6 731.13 5 16

12 08 9 3 1125.70 3 13

12 08 10 1 5199.18 1 17

12 09 3 0 0.00 0 2

12 09 4 0 0.00 0 2

12 09 5 0 0.00 1 11

12 09 6 3 1945.00 3 22

12 09 7 1 2427.37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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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09 8 1 4491.20 1 14

12 09 9 1 1705.96 1 6

12 09 10 0 0.00 0 7

12 10 1 0 0.00 0 2

12 10 5 0 0.00 0 21

12 10 6 0 0.00 0 18

12 10 7 1 3446.74 1 11

12 10 8 0 0.00 0 18

12 10 9 0 0.00 0 5

12 10 10 0 0.00 0 2

12 11 4 0 0.00 0 1

12 11 5 0 0.00 0 4

12 11 6 0 0.00 0 7

12 11 7 0 0.00 0 7

12 11 8 0 0.00 0 3

12 11 9 0 0.00 0 2

12 11 10 0 0.00 0 1

12 12 3 0 0.00 0 1

12 12 5 0 0.00 0 2

12 12 6 0 0.00 0 6

12 12 7 0 0.00 0 2

12 12 8 0 0.00 0 1

12 12 9 0 0.00 0 3

12 12 10 0 0.0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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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종류 건축연도 주택면 비추정 비추정RSE 건축물 장 주택조사자료

13 01 5 0 0.00 0 4

13 01 6 0 0.00 0 1

13 01 7 0 0.00 0 1

13 01 8 0 0.00 0 1

13 02 3 0 0.00 0 1

13 02 4 0 0.00 0 1

13 02 5 0 0.00 2 1

13 02 6 1 2112.30 1 9

13 02 7 3 93.56 3 4

13 02 8 0 0.00 0 1

13 02 9 3 382.97 3 0

13 02 10 2 382.97 2 0

13 03 2 0 0.00 0 1

13 03 3 0 0.00 0 2

13 03 4 0 0.00 0 2

13 03 5 0 0.00 0 3

13 03 6 1 794.68 1 2

13 03 7 3 234.70 3 5

13 03 8 1 0.00 1 1

13 03 9 0 0.00 0 1

13 03 10 1 34.82 1 1

13 04 5 0 0.00 0 2

13 04 6 0 0.00 0 1

13 04 7 0 0.00 0 4

13 04 8 1 468.40 1 3

13 04 9 0 0.00 0 1

13 05 3 1 623.77 1 2

13 05 4 0 0.00 0 3

13 05 5 6 156.35 2 10

13 05 6 0 0.00 0 9

13 05 7 0 0.00 0 6

13 05 8 0 0.00 0 1

13 05 9 0 0.00 0 1

13 06 3 1 313.34 1 2

13 06 4 5 174.66 1 4

13 06 5 3 1359.95 5 19

13 06 6 4 1309.26 6 23

13 06 7 15 134.86 3 18

13 06 8 20 113.28 5 15

13 06 9 6 34.82 5 5

13 06 10 11 349.89 10 2

13 07 3 5 296.69 1 6

13 07 4 7 200.84 6 8

13 07 5 48 116.72 8 28

13 07 6 5 989.50 8 27

13 07 7 10 374.79 2 8

13 07 8 36 208.95 7 9

13 07 9 71 372.32 14 4

13 07 10 9 308.04 8 3

13 08 1 0 0.00 0 1

13 08 3 5 358.64 1 5

13 08 4 3 312.69 3 5

13 08 5 25 206.09 5 32

13 08 6 27 143.95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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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08 7 6 285.45 6 8

13 08 8 7 220.65 6 9

13 08 9 0 0.00 6 3

13 08 10 1 382.97 1 0

13 09 1 1 382.97 1 0

13 09 2 0 0.00 0 1

13 09 3 15 222.27 3 6

13 09 4 36 174.34 7 10

13 09 5 41 108.95 9 40

13 09 6 46 224.56 9 26

13 09 7 0 0.00 0 10

13 09 8 10 288.01 2 8

13 09 10 0 0.00 0 2

13 10 1 10 355.48 2 4

13 10 2 1 517.57 1 1

13 10 3 0 0.00 2 13

13 10 4 20 160.21 5 8

13 10 5 51 155.64 10 24

13 10 6 5 647.76 1 22

13 10 7 5 212.53 1 11

13 10 8 1 623.77 1 2

13 10 9 2 321.93 2 1

13 11 1 1 517.57 1 1

13 11 3 0 0.00 0 6

13 11 4 3 173.30 3 3

13 11 5 5 460.52 1 17

13 11 6 1 1045.05 1 4

13 11 7 0 0.00 0 1

13 11 8 0 0.00 0 2

13 12 1 0 0.00 0 2

13 12 3 5 498.16 1 6

13 12 4 4 359.92 4 3

13 12 5 9 212.76 9 8

13 12 6 5 404.45 1 3

13 12 7 2 192.28 2 1

13 12 8 2 208.89 2 1

13 12 9 1 382.97 1 0

13 12 10 1 382.97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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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종류 건축연도 주택면 비추정 비추정RSE 건축물 장 주택조사자료

20 01 5 405 61.31 368 340

20 01 6 289 101.00 263 213

20 01 7 94 2.05 85 93

20 02 4 515 35.56 468 467

20 02 5 0 0.00 0 1

20 04 5 856 34.82 778 778

20 04 6 213 34.82 194 194

20 04 7 30 34.82 27 27

20 05 7 0 0.00 0 1

20 06 2 46 0.00 50 46

20 06 3 786 6.06 735 774

20 06 4 692 126.35 1132 922

20 06 5 4177 284.21 819 946

20 06 6 0 0.00 0 38

20 06 8 8 84.55 7 6

20 07 3 173 124.56 170 117

20 07 4 4488 277.05 880 859

20 07 5 3733 296.39 732 846

20 07 6 20 469.67 18 46

20 07 7 110 100.97 100 81

20 07 8 0 0.00 0 1

20 08 3 179 8.98 183 179

20 08 4 0 0.00 243 80

20 08 5 760 74.08 691 809

20 08 6 33 986.71 30 116

20 08 7 0 0.00 0 2

20 09 5 69 377.44 63 1

20 09 10 1 382.97 1 0



267

주택종류 건축연도 주택면 비추정 비추정RSE 건축물 장 주택조사자료

30 01 5 0 0.00 32 0

30 01 6 0 0.00 0 7

30 02 3 0 0.00 0 8

30 02 5 0 0.00 16 0

30 02 6 0 0.00 0 1

30 03 3 0 0.00 0 4

30 03 5 0 0.00 0 4

30 03 6 0 0.00 0 16

30 04 3 12 382.97 11 0

30 04 4 0 0.00 0 13

30 04 5 7 898.11 6 14

30 04 6 0 0.00 0 6

30 05 4 79 34.82 72 72

30 05 5 0 0.00 0 2

30 06 4 0 0.00 0 5

30 06 5 0 0.00 0 53

30 06 6 0 0.00 0 22

30 06 7 0 0.00 0 16

30 07 3 0 0.00 0 6

30 07 4 0 0.00 0 6

30 07 5 179 182.31 35 203

30 07 6 19 258.13 19 37

30 07 8 2 208.89 2 1

30 07 9 0 0.00 0 1

30 08 3 7 81.24 6 8

30 08 4 51 133.64 10 31

30 08 5 301 126.50 59 264

30 08 6 23 357.74 21 35

30 08 7 1 34.82 1 1

30 09 3 3 400.17 3 1

30 09 4 668 261.14 131 188

30 09 5 872 208.21 171 265

30 09 6 15 951.13 3 65

30 09 7 0 0.00 0 2

30 09 8 2 382.97 2 0

30 09 10 0 0.00 0 2

30 10 4 0 0.00 0 2

30 10 5 0 0.00 0 9

30 10 6 0 0.00 0 1

30 11 3 0 0.00 0 1

30 11 4 0 0.00 0 1

30 11 5 0 0.00 0 1

30 12 6 0 0.0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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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종류 건축연도 주택면 비추정 비추정RSE 건축물 장 주택조사자료

40 01 3 0 0.00 0 2

40 01 4 0 0.00 1 0

40 01 5 0 0.00 17 0

40 01 6 0 0.00 4 1

40 01 8 0 0.00 0 1

40 01 10 0 0.00 0 1

40 02 3 0 0.00 0 1

40 02 5 26 368.46 24 1

40 02 6 0 0.00 0 8

40 02 10 0 0.00 0 1

40 03 5 0 0.00 0 2

40 03 6 0 0.00 0 1

40 04 4 18 382.97 16 0

40 04 5 18 382.97 16 0

40 05 4 0 0.00 0 1

40 05 5 0 0.00 0 1

40 06 3 19 478.41 17 14

40 06 4 11 355.05 10 3

40 06 5 250 234.96 49 4

40 06 6 18 295.93 16 4

40 06 8 0 0.00 0 2

40 06 9 0 0.00 0 1

40 06 10 0 0.00 0 2

40 07 1 13 382.97 12 0

40 07 2 92 382.97 84 0

40 07 3 0 0.00 0 2

40 07 4 219 254.61 43 15

40 07 5 30 327.52 177 47

40 07 6 0 0.00 0 48

40 07 8 0 0.00 0 1

40 07 9 0 0.00 0 2

40 07 10 0 0.00 0 5

40 08 3 18 165.37 16 10

40 08 4 13 677.21 102 35

40 08 5 53 168.19 420 60

40 08 6 26 362.80 5 19

40 08 7 7 390.11 6 9

40 08 9 0 0.00 0 1

40 08 10 0 0.00 0 2

40 09 1 1 382.97 1 0

40 09 3 11 382.97 10 0

40 09 4 0 0.00 91 8

40 09 5 8 2005.00 7 49

40 09 6 0 0.00 0 2

40 09 7 0 0.00 5 0

40 09 8 2 382.97 2 0

40 09 10 0 0.00 0 1

40 10 1 1 382.97 1 0

40 10 2 2 382.97 2 0

40 10 4 1 2123.75 1 6

40 10 9 1 382.97 1 0

40 12 5 0 0.00 0 2

40 12 10 0 0.0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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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종류 건축연도 주택면 비추정 비추정RSE 건축물 장 주택조사자료

50 01 1 1 382.97 1 0

50 01 5 1 517.57 1 1

50 01 6 0 0.00 0 2

50 01 9 1 382.97 1 0

50 02 3 0 0.00 0 8

50 02 4 0 0.00 0 2

50 02 5 4 148.22 4 2

50 02 6 0 0.00 7 0

50 02 7 3 382.97 3 0

50 02 8 1 382.97 1 0

50 02 9 0 0.00 5 0

50 02 10 8 284.28 7 0

50 03 1 2 270.80 2 0

50 03 3 0 0.00 0 4

50 03 4 1 349.89 1 2

50 03 5 0 0.00 0 1

50 03 6 7 143.31 6 3

50 03 7 2 270.80 2 0

50 03 8 4 302.77 4 0

50 03 9 6 254.03 5 0

50 03 10 0 0.00 13 0

50 04 1 0 0.00 0 1

50 04 4 5 397.42 1 2

50 04 6 0 0.00 9 0

50 04 7 2 271.92 2 2

50 04 8 3 285.45 3 0

50 04 9 0 0.00 2 0

50 04 10 13 352.50 12 0

50 05 1 0 0.00 0 1

50 05 3 2 382.97 2 0

50 05 4 1 349.89 1 2

50 05 5 0 0.00 0 1

50 05 6 0 0.00 6 3

50 05 7 0 0.00 7 0

50 05 8 0 0.00 2 0

50 05 9 4 302.77 4 0

50 05 10 4 382.97 4 0

50 06 1 0 0.00 0 2

50 06 2 0 0.00 0 1

50 06 3 2 546.06 2 3

50 06 4 6 263.96 5 5

50 06 5 8 172.60 16 4

50 06 6 0 0.00 39 10

50 06 7 0 0.00 18 3

50 06 8 6 120.60 22 4

50 06 9 0 0.00 21 1

50 06 10 39 316.83 39 2

50 07 1 0 0.00 0 4

50 07 2 1 794.68 1 2

50 07 3 3 730.76 3 8

50 07 4 8 298.79 7 8

50 07 5 18 150.43 35 18

50 07 6 16 78.71 41 16

50 07 7 0 0.00 1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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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07 8 0 0.00 34 10

50 07 9 32 306.93 29 1

50 07 10 0 0.00 58 1

50 08 1 0 0.00 0 3

50 08 2 1 382.97 1 0

50 08 3 2 511.09 2 7

50 08 4 15 259.46 3 6

50 08 5 0 0.00 20 19

50 08 6 0 0.00 41 15

50 08 7 0 0.00 20 6

50 08 8 0 0.00 31 4

50 08 9 117 331.03 23 2

50 08 10 51 333.78 46 1

50 09 1 1 2966.68 1 13

50 09 2 1 517.57 1 1

50 09 3 20 440.71 4 19

50 09 4 0 0.00 11 6

50 09 5 61 198.03 12 21

50 09 6 8 159.44 15 12

50 09 7 14 199.15 14 5

50 09 8 0 0.00 14 6

50 09 9 0 0.00 14 2

50 09 10 0 0.00 34 0

50 10 1 0 0.00 0 7

50 10 3 15 341.64 3 12

50 10 4 4 192.28 4 4

50 10 5 0 0.00 16 16

50 10 6 3 261.82 3 6

50 10 7 0 0.00 9 3

50 10 8 46 342.23 9 2

50 10 9 0 0.00 5 0

50 10 10 0 0.00 5 2

50 11 1 0 0.00 0 1

50 11 3 0 0.00 0 3

50 11 4 0 0.00 3 1

50 11 5 0 0.00 3 5

50 11 6 10 281.02 2 2

50 11 8 1 34.82 1 1

50 11 10 3 285.45 3 0

50 12 1 2 247.41 2 2

50 12 2 3 382.97 3 0

50 12 3 0 0.00 6 3

50 12 4 36 231.72 7 3

50 12 5 51 223.56 10 2

50 12 6 6 156.79 5 1

50 12 7 1 382.97 1 0

50 12 8 2 270.80 2 0

50 12 9 1 382.97 1 0

50 12 10 2 270.8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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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행정자료 보정 마이크로 데이터 작성 방안

제1 머리말

제4장에서는 유성구,홍성군에 한 행정자료와 조사자료에 이원시스템 모

형과 단순회귀모형을 용하여 "상주인구"(usual-residentpopulation)를 추정

하 다.본 장에서는 이 과정에서 최소추정 역에 응하여 생성되는 행정자

료 합계에 한 추정값의 비를 이용하며 행정자료를 보정하는 방안을 고찰

하 다.가 치가 부여된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최소추정 역에 속한 개체들

의 "가 합"(weightedsum)이 제3장에서 시산한 추정값과 일치하는 것을

보 다. 한 상주인구 추정에 고려되지 않았던 가구주와 계별 인구 등 1

세 단 연령별 인구 등을 가 치로부터 가 합을 구하여 이에 응하는 행

정자료,조사자료의 인구와 비교하 다.

한편 마이크로자료제공을 한 방안모색에서는 행정자료에 가 치를 부여

하여 제공하는 방안과 함께 가 치 개념을 해당집단에 속하는 확률로 해석

하여 행정자료의 해당 집단에 임의의 개체를 추가 는 제거하는 조정방안

을 시험 으로 상주인구에 하여 고찰하 다.유성구와 홍성군 단 에서 최

소추정 역에 한 조정자료의 집계결과는 해당역역의 가 합과 거의 일치

한 결과를 얻었다.그러나 가구원을 임의로 추가,제거한 결과 비 실 가

구형태,즉 가구주가 없는 가구나 가구주가 두 명 이상인 가구가 다수 발생

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 다.

제2 행정자료 보정

등록기반 센서스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하나는 등록자료의 불완 성을 표본

조사 자료에서 얻어지는 정보로 보완하는 과정에서 표본조사가 포함하고 있

는 표본오차가 등록자료에 추가되며 나타나는 오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

는 것이다.본 장에서는 이 문제를 처리하는 기본입장은 표본조사에서 발생

하는 표본오차로 등록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추정의 오차를 표 하면서,행정

자료가 포함하는 과소집계,과다집계의 크기를 표본조사 자료로부터 산출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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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 치결정방법

상주인구 추정을 한 행정자료의 보정은 단순회귀추정방법과 이원시스템

추정방법을 통하여 추정되었다.이때 추정에 사용된 범주에 따라 결정된 가

치를 통하여 개개인은 보정을 받게 된다.본 장에서는 상주인구 추정의 경

우 두 가지 추정을 고려하 는데 하나는 기본 으로 통계청이 검토하고자

하 던 읍면동의 성,5세 연령별 상주인구를 추정하는 것이다.그리고 이 추

정결과에 따라서 시험 으로 유성구,홍성군에 하여 연령,읍면동 통합을

실시한 후 이들 통합된 범주를 최소추정 역으로 하여 해당 역의 상주인구

를 추정하 다.단순회귀추정 방법에 의한 가 치는 단순하게 최소추정 역

으로 결정된 범주에서 얻은 추정값을 그 범주에 속하는 주민등록자료의

체 인구로 나 값이 된다. 를 들어,이것을 식으로 표 하면 다음과 같

다. 컨 유성구 온천1동의 남자 0-4세에 한 단순회귀추정식이

y통=b0+b1x로 주어진다고 하자.이 때 는 온천1동의 각통의 남자 0-4

세 인구의 평균이고 y통는 온천1동의 남자 0-4세의 통 평균 추정인구이다.

M 을 온천1동의 통의 개수라고 하자.그러면 (
b0

x
+b1)x 가 되고

(
b0

x
+b1)이 이 범주에 속한 가 치가 된다.다시 양변에 통의 개수 M

을 곱하여 M*y통=(b0/x+b1)M*x가 되면 M x는 온천1동의 남자 0-4

세 총 등록인구가 되고 My통 은 온천1동의 남자 0-4세의 상주인구에 한

추정치가 되어 가 치는 추정치를 총 등록인구로 나 값이 된다.한편 이원

시스템 추정방법에 의한 가 치는 과소집계 산출을 한 다항분포 모형과

과다집계 산출을 한 포아송 분포 모형을 용하여 추정된 모수의 가 치

로서 생성된다.

한편 가구수 추정을 한 보정은 주민등록자료의 세 와 조사자료의 가구

의 개념차이로 인하여 정상 인 연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단순회귀추정

과정에서 생성된 가 치를 사용하 고,주택수 추정은 건축물 장에 통정보

가 없었기 때문에 구군수 의 비추정을 통하여 가 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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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행정자료 보완 결과 분석

주민등록자료와 건축물 장에 등록되어있는 인구,가구 그리고 거처에 생

성된 가 치 부여를 통하여 보완된 행정자료로부터 집계되는 결과와 행정자

료,조사자료를 비교 분석하 다.

가.인구

인구추정을 하여 각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자료의 각 개인에게 부여된 가

치는 <부록 표 5-1>에 있다.

한편 가 치가 첨부된 행정자료로부터 산출된 가 합은 아래의 <표 5-1>,

<표 5-2>,<표 5-3>와 같이 인구추정에서 얻은 추정치와 동일하게 나온다.

여기서 DS가 합은 이원시스템 모형을 용하여 생성된 가 치의 합이고

reg가 합은 단순회귀모형을 용하여 생성된 가 치의 합이다.그런데 간혹

시산결과에 나타난 결과 에는 DS추정값이나 REG추정값이 “조사인

구”(survey-based population)와 “행정자료인구”(administrative data-based

population)의 구간 밖에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한다.본 연구의 목 이 행정

자료와 20%의 표본조사자료에 모형을 용하여 추정하 을 때 나타나는 결

과가 수조사하여 얻은 조사결과와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실험 으로

조사하는 것이다.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 추정값이 조사인구와 행정자료인

구 범 내에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은 의미가 없고 추정치와 행정자료인

구와 조사인구 각각과 비교할 때 어떤 양상이 나타나는지를 보는 것이 요

하다.

시군구 성별 행정 조사
DS

가 합

reg

가 합

유성구

남자 133,611 131,749 135,827 121,560

여자 131,182 126,846 133,456 119,881

체 264,793 258,595 269,283 241,441

홍성군

남자 43,255 36,804 48,913 34,878

여자 43,708 39,234 50,131 35,971

체 86,963 76,038 99,044 70,849

<표 5-1> 가 치  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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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연령 행정 조사
DS

가 합

reg

가 합

유성구

0~4세 16,583 15,834 16,772 15,591

5~9세 19,947 18,799 19,900 18,743

10~14세 22,230 20,714 21,927 20,478

15~19세 19,743 21,817 19,795 17,567

20~24세 16,107 20,790 17,785 14,566

25~29세 19,323 20,252 20,969 18,695

30~34세 22,967 21,457 22,914 20,560

35~39세 29,192 27,445 28,525 26,501

40~44세 26,023 24,058 25,819 23,280

45~49세 22,561 20,925 22,680 20,141

50~54세 17,279 16,199 17,809 15,911

55~59세 9,882 9,109 10,147 8,877

60~64세 6,457 6,091 6,967 6,169

65~69세 5,632 4,973 5,488 4,813

70~74세 4,521 4,203 4,747 4,016

75~79세 3,158 2,994 3,504 2,757

80~84세 1,872 1,771 2,079 1,631

85세이상 1,316 1,164 1,456 1,145

체 264,793 258,595 269,283 241,441

홍성군

0~4세 3,256 2,991 3,385 2,564

5~9세 4,155 3,698 4,322 3,288

10~14세 5,095 4,601 5,298 4,009

15~19세 5,494 5,857 7,341 4,431

20~24세 5,026 3,460 6,366 3,788

25~29세 4,911 3,121 6,293 3,778

30~34세 4,768 3,745 5,032 3,442

35~39세 6,147 5,067 6,476 4,592

40~44세 6,326 5,248 6,750 4,673

45~49세 7,183 5,948 7,565 5,220

50~54세 6,698 5,757 7,702 5,515

55~59세 5,468 4,918 6,101 4,624

60~64세 4,836 4,713 5,721 4,395

65~69세 5,304 4,726 5,740 4,650

70~74세 5,529 5,291 6,220 5,144

75~79세 3,642 3,832 4,708 3,648

80~84세 1,829 1,885 2,356 1,810

85세이상 1,296 1,180 1,668 1,278

체 86,963 76,038 99,044 70,849

<표 5-2> 가 치  한 과   연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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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연령

남자 여자

행정 조사
DS

가 합

REG

가 합
행정 조사

DS

가 합

REG

가 합

유성구

0~4세 8,603 8,174 8,606 8,009 7,980 7,660 8,166 7,582

5~9세 10,399 9,814 10,291 9,743 9,548 8,985 9,609 9,000

10~14세 11,506 10,662 11,445 10,595 10,724 10,052 10,482 9,883

15~19세 10,465 11,784 10,238 9,058 9,278 10,033 9,557 8,509

20~24세 8,540 10,692 9,301 7,464 7,567 10,098 8,484 7,102

25~29세 10,091 11,190 11,122 9,919 9,232 9,062 9,847 8,776

30~34세 11,020 10,330 11,069 9,808 11,947 11,127 11,845 10,752

35~39세 14,539 13,631 14,028 13,028 14,653 13,814 14,497 13,473

40~44세 13,052 12,181 13,181 11,844 12,971 11,877 12,638 11,436

45~49세 11,658 10,860 11,723 10,389 10,903 10,065 10,957 9,752

50~54세 8,984 8,537 9,328 8,268 8,295 7,662 8,481 7,643

55~59세 5,198 4,876 5,386 4,683 4,684 4,233 4,761 4,194

60~64세 3,220 3,120 3,510 3,157 3,237 2,971 3,457 3,012

65~69세 2,499 2,249 2,421 2,193 3,133 2,724 3,067 2,620

70~74세 1,780 1,686 1,886 1,649 2,741 2,517 2,861 2,367

75~79세 1,113 1,046 1,240 955 2,045 1,948 2,264 1,802

80~84세 572 566 638 484 1,300 1,205 1,441 1,147

85세이상 372 351 414 314 944 813 1,042 831

　 체 133,611 131,749 135,827 121,560 131,182 126,846 133,456 119,881

홍성군

0~4세 1,643 1,521 1,706 1,318 1,613 1,470 1,679 1,246

5~9세 2,164 1,919 2,259 1,744 1,991 1,779 2,063 1,544

10~14세 2,683 2,414 2,788 2,148 2,412 2,187 2,510 1,861

15~19세 2,906 3,056 4,009 2,407 2,588 2,801 3,332 2,024

20~24세 2,703 1,650 3,461 2,067 2,323 1,810 2,905 1,721

25~29세 2,688 1,560 3,448 2,057 2,223 1,561 2,845 1,721

30~34세 2,475 1,831 2,598 1,653 2,293 1,914 2,434 1,789

35~39세 3,328 2,631 3,644 2,515 2,819 2,436 2,832 2,077

40~44세 3,329 2,733 3,390 2,355 2,997 2,515 3,360 2,318

45~49세 3,666 3,039 3,918 2,731 3,517 2,909 3,647 2,489

50~54세 3,408 2,884 3,828 2,760 3,290 2,873 3,874 2,755

55~59세 2,657 2,357 2,822 2,114 2,811 2,561 3,279 2,510

60~64세 2,410 2,295 2,828 2,202 2,426 2,418 2,893 2,193

65~69세 2,306 2,061 2,457 2,048 2,998 2,665 3,283 2,602

70~74세 2,392 2,270 2,599 2,211 3,137 3,021 3,621 2,933

75~79세 1,483 1,576 1,888 1,527 2,159 2,256 2,820 2,121

80~84세 660 674 829 665 1,169 1,211 1,527 1,145

85세이상 354 333 441 356 942 847 1,227 922

체 43,255 36,804 48,913 34,878 43,708 39,234 50,131 35,971

<표 5-3> 가 치  한 과  , 연 별 

한편 본 연구가 생성한 가 치는 인구의 최소추정 역인 성,5세 연령을

기본으로 하 기 때문에 가 합은 제3장에서 시산한 결과와 동일하다.그러

나 가구주와의 계는 추정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구주와의

계나 1세 단 의 연령에서 계산되는 가 합이 행정자료나 조사자료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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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교결과는 가 합과 행정자료의 차이인 행정DS_차이와 가 합과 조사자

료의 차이인 조사DS_차이로 하여 가구주와의 계에 하여 <그림 5-4>에

도표화했다. 상했던 로 인구가 많은 가구주 배우자 자녀에서는 상당히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이원시스템 추정의 특성상 유성구와 홍성군 모두

조사 DS_차이 보다 행정DS_차이가 0에 가까운 값으로 나타나고 있고,단순

회귀추정에서는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조사reg차이가 행정reg차이보다 0에 가

깝다.

계
행정 조사

DS

가 합

행정D

S_차이

조사D

S_차이

REG

가 합

행정RE

G_차이

조사RE

G_차이

가구주 93,123 86,078 95,402 2,279 9,324 85,046 -8,077 -1,032

배우자 50,611 54,867 51,027 416 -3,840 46,098 -4,513 -8,769

자녀 100,587 88,631 101,751 1,164 13,120 91,979 -8,608 3,348

자녀 배우자 3,539 876 3,539 0 2,663 3,170 -369 2,294

가구주 부모 6,366 5,268 6,814 448 1,546 5,655 -711 387

배우자 부모 1,364 1,135 1,464 100 329 1,227 -137 92

손자녀 2,070 2,144 2,064 -6 -80 1,856 -214 -288

증손자녀 11 35 11 0 -24 11 0 -24

조부모 166 197 182 16 -15 144 -22 -53

형제자매 2,526 2,343 2,590 64 247 2,297 -229 -46

형제자매 자녀 0 371 0 0 -371 0 0 -371

부모 형제자매 29 78 29 0 -49 26 -3 -52

기타 친인척 1,475 955 1,486 11 531 1,327 -148 372

동거인 2,093 2,556 2,098 5 -458 1,851 -242 -705

기타 833 13,061 830 -3 -12,231 742 -91 -12,319

체 264,793 258,595 269,287 4,494 10,692 241,429 -23,364 -17,166

<표 5-4> 가 합  한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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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행정 조사
DS

가 합

행정DS

_차이

조사DS

_차이

REG

가 합

행정RE

G_차이

조사RE

G_차이

가구주 35,245 29,549 39,856 4,611 10,307 29,642 -5,603 93

배우자 17,218 18,621 19,559 2,341 938 14,430 -2,788 -4,191

자녀 26,082 18,788 30,016 3,934 11,228 20,060 -6,022 1,272

자녀 배우자 1,469 683 1,621 152 938 1,107 -362 424

가구주 부모 2,288 2,362 2,766 478 404 2,111 -177 -251

배우자 부모 272 204 313 41 109 238 -34 34

손자녀 2,643 1,875 2,891 248 1,016 1,859 -784 -16

증손자녀 27 26 29 2 3 22 -5 -4

조부모 50 66 57 7 -9 45 -5 -21

형제자매 526 351 606 80 255 398 -128 47

형제자매 자녀 0 56 0 0 -56 0 0 -56

부모 형제자매 3 12 3 0 -9 3 0 -9

기타 친인척 356 196 407 51 211 284 -72 88

동거인 585 905 682 97 -223 478 -107 -427

기타 199 2,344 232 33 -2,112 158 -41 -2,186

　 체 86,963 76,038 99,038 12,075 23,000 70,835 -16,128 -5,203

<표 5-5> 가 합  한 가 -

<그림 5-1> 가 합과 행 , 사 료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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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은 0세에서 9세까지 1세 단 로 가 합을 했을 경우 행정자료,조

사자료와 비교한 것이다.역시 각 모형의 특성상 DS가 합은 행정자료와

가까우며,REG 가 합은 조사자료와 가깝게 나타나고 있다.추정값이 조사

자료와의 차이가 클 수 있는 이원시스템인 경우에 유성구는 조사자료와의

차이가 조사자료의 10%이내이지만 홍성군은 20%가까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

가 발견된다.다른 특징 하나는 유성구,홍성군 모두 0세에서 차이가 크

게 나타났는데 두 곳 모두 0세에서 조사자료가 행정자료보다 큰 값을 갖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

군구
나이 행정 조사

DS

가 합

행정DS

_차이

조사DS

_차이

REG

가 합

행정

REG

_차이

조사

REG

_차이

유

성

구

0 2,693 2,883 2,721 -28 162 2,529 164 354

1 3,455 3,180 3,496 -41 -316 3,252 203 -72

2 3,673 3,430 3,716 -43 -286 3,457 216 -27

3 3,380 3,178 3,416 -36 -238 3,171 209 7

4 3,382 3,163 3,422 -40 -259 3,181 201 -18

소계 16,583 15,834 16,771 -188 -937 15,590 993 244

5 3,701 3,484 3,697 4 -213 3,484 217 0

6 3,709 3,493 3,703 6 -210 3,484 225 9

7 3,770 3,542 3,760 10 -218 3,540 230 2

8 4,252 4,028 4,242 10 -214 3,996 256 32

9 4,515 4,252 4,498 17 -246 4,240 275 12

소계 19,947 18,799 19,900 47 -1,101 18,744 1,203 55

체 36,530 34,633 36,671 -141 -2,038 34,334 2,196 299

홍

성

군

0 547 540 565 -18 -25 427 120 113

1 679 612 709 -30 -97 537 142 75

2 697 633 728 -31 -95 549 148 84

3 679 610 701 -22 -91 537 142 73

4 654 596 678 -24 -82 514 140 82

소계 3256 2991 3381 -125 -390 2564 692 427

5 743 660 772 -29 -112 587 156 73

6 761 669 789 -28 -120 602 159 67

7 766 698 796 -30 -98 609 157 89

8 879 778 916 -37 -138 696 183 82

9 1,006 893 1,048 -42 -155 792 214 101

소계 4,155 3,698 4,321 -166 -623 3,286 869 412

체 7,411 6,689 7,702 -291 -1,013 5,850 1,561 839

<표 5-6> 가 합  한 1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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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구

가구추정을 하여 최소추정 역인 가구구분과 가구원 수에 따라 주민등록

자료의 각 세 에 부여된 가 치는 <부록 표 5-2>에 있다.가 치가 부여된

건축물 장으로부터 역별로 산출한 가 합은 다음의 <표 5-7>와 같이 본

래 추정한 값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시군구 가구구분 행정 조사 REG가 합

유성구

연(친족)가구 67,079 64,243 63,920

비 연(친족)가구 675 50 592

1인가구 24,809 20,240 18,371

남남5인이하 570 1,582 1,298

남남6인이상 5 145 1

체 93,138 86,260 84,182

홍성군

가족가구 22,977 21,496 19,893

가족외가구 243 9 101

1인가구 11,875 7,438 6,969

남남5인이하 149 623 213

남남6인이상 1 37 0

체 35,245 29,603 27,176

<표 5-7> 가 합  한 가  별 가 수

시군구 세 원수 행정 조사 REG가 합

유성구

1명 24,809 20,240 18,371

2명 14,040 15,568 15,331

3명 18,028 17,289 17,247

4명 26,758 24,736 24,927

5명 7,472 6,987 7,043

6명이상 2,031 1,440 1,263

체 93,138 86,260 84,182

홍성군

1명 11,875 7,438 6,969

2명 8,826 10,462 9,647

3명 5,721 4,713 4,341

4명 5,421 4,468 3,834

5명 2,352 1,859 1,769

6명이상 1,050 663 616

체 35,245 29,603 27,176

<표 5-8> 가 합  한 가 원수 별 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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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주택추정을 하여 건축물 장에 부여한 최소추정 역별 가 치는 <부록

표 5-3>에 있고 이들의 가 합은 다음과 같이 추정값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

났다.

시군구 거처종류 행정 조사 비 가 합

유성구

일반단독 6,301 4,002 4,741
다가구단독 1,245 1,929 1,173

업겸용단독 1,975 1,621 1,881
아 트 58,186 58,536 57,261

연립주택 1,580 2,811 2,259
다세 주택 3,529 1,993 2,261

비거주용 1,926 247 267

기타 45 294 0
체 74,787 71,433 69,842

홍성군

일반단독 12,565 16,364 20,141
다가구단독 238 476 433

업겸용단독 329 598 596

아 트 8,218 7,987 5,683
연립주택 717 1,376 431

다세 주택 1,199 377 910
비거주용 1,068 378 311

기타 38 106 0
체 24,372 27,662 28,505

<표 5-9> 가 합  한 거처 별 주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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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연면 행정 조사 비 가 합

유성구

23.1㎡미만 1,383 250 589
23.1~29.7㎡미만 1,022 523 491

29.7~46.2㎡미만 4,471 3,049 2,660
46.2~62.7㎡미만 14,430 14,752 12,047

62.7~95.7㎡미만 30,683 30,882 32,087
95.7~128.7㎡미만 9,441 9,902 11,780

128.7~161.7㎡미만 7,121 6,841 5,878

161.7~227.7㎡미만 2,586 2,455 1,953
227.7~326.7㎡미만 1,804 899 1,169

326.7㎡이상 1,841 1,432 1,190
기타 5 448 0

체 74,787 71,433 69,842

홍성군

23.1㎡미만 510 86 182
23.1~29.7㎡미만 721 74 354

29.7~46.2㎡미만 3,177 1,866 2,022
46.2~62.7㎡미만 5,225 4,552 4,991

62.7~95.7㎡미만 8,951 12,768 12,245
95.7~128.7㎡미만 3,511 6,167 5,662

128.7~161.7㎡미만 917 1,088 1,424

161.7~227.7㎡미만 620 578 1,007
227.7~326.7㎡미만 242 176 265

326.7㎡이상 431 178 352
기타 67 129 0

체 24,372 27,662 28,505

<표 5-10> 가 합 한 연 별 주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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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건축연도 행정 조사 비 가 합

유성구

2009년 2,066 1,868 1,795
2008년 3,466 3,289 3,288

2007년 1,955 1,839 1,777
2006년 8,431 8,291 8,357

2005년 7,793 7,676 6,700
2000~2004년 17,454 15,848 17,109

1995~1999년 11,300 12,854 10,618

1990~1994년 15,964 15,810 15,715
1980~1989년 2,321 1,889 2,270

1970~1979년 920 814 794
1960~1969년 828 289 407

1959년이 2,112 531 1,011

기타 177 435 0
체 74,787 71,433 69,842

홍성군

2009년 958 902 1,114
2008년 784 797 915

2007년 262 372 361
2006년 1,297 1,368 1,488

2005년 332 569 506

2000~2004년 4,178 4,771 4,065
1995~1999년 4,147 5,193 3,756

1990~1994년 3,230 4,036 5,176
1980~1989년 1,672 3,432 4,122

1970~1979년 961 2,475 2,686

1960~1969년 327 1,510 582
1959년이 1,865 2,089 3,734

기타 4,359 148 0
체 24,372 27,662 28,505

<표 5-11> 가 합  한 건 연도별 주택수

라.통합 가 치

가구원 가구 주택에 한 통합가 치의 할당이 이상 으로 요구되지만 앞에

서 사례분석을 통하여 확인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기본 으로 설정된 추

정 역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단된다.이를 해서는 가구원수,가구,주택에

한 추정 역을 행보다 폭 으로 크게 늘리고 범주수를 폭 으로

이고,일 성을 유지시킬 변수( 를 들어,가구주 계 등)에 한 결정이 선

행된 후 상당량의 시뮬 이션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다른 하나의 아이

디어는 마이크로 작성방안에서 토의한 국의 2001년 센서스에서 사용되었

고,2011년 센서스에서 사용할 것으로 정되어 있는 ONC (OneNumber

Census)Project에서 채택되었던 방안을 변경 발 시키는 방안을 통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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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연구해 볼 수 있다고 본다(Abbotand Brown,2007,UK Officefor

NationalStatistics,1997,2001,2010,Steele,Brown,andChambers,2002)

제3 마이크로데이터 작성 방안

마이크로 데이터를 구축하는 방안으로는 행정자료를 보완하기 하여 사용

한 가 치를 직 첨부하는 방안과 가 치를 이용하여 과소추계가능성이 있

는 역에는 가공의 개체를 추가하고,과 추계가능성이 있는 역에서는 임

의의 개체를 제거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본 연구 은 가 치를 직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는데 주된 이유는 행정자료에 개체를 추가,제거할

경우에 추가 제거되는 개체와 연계된 다른 특성에 한 추정이 변하게 되기

때문이다. 표 으로 3인가구로 집계되어야 하는데 이 가구의 가구원이 제

거되거나 추가가 되면 4인 는 2인 가구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를 생각 할

수 있다.

가.가 치 체 방안

행정자료의 각 개체는 자신이 속한 최소추정 역에 해당되는 가 치를 갖

고 있기 때문에 역내의 모든 개체는 동일한 가 치를 갖게 된다.따라서

최소추정 역의 가 치가 w라고 하면 w<1인 경우는 역의 개체수의

(1-w)*100%의 임의의 개체를 제거하고,w>1인 경우는 그 역의 개체수의

(w-1)*100%의 개체를 추가하 다.이 때 임의의 개체 선정은 인구의 경우 각

역내의 1세 단 연령비를 구하여 연령에 비례하여 추가 는 제거를 실

시하 고 소수처리에 의하여 나타나는 가 합과 차이는 “수작업”(clerical

procedure)으로 보정하 다.세 주가 추가,삭제될 경우에는 기본 으로 세

정의가 되지 않게 되므로 추가,삭제 상에서 세 주를 제외하는 안을 생

각하 으나 그 게 하면 가구원 수나 성별 등에서 더 큰 변동이 상되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고 나타나는 문제 을 악하여 보았다.

나.마이크로데이터 분석

1)기본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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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설명한 방법 로 가 치를 체하여 구축한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

하여 생산되는 기본통계는 DS 체,REG 체로 다음과 같다.<표 5-12>에 나

타난 바와 같이 유성구,홍성군의 성별 인구는 모두 가 합과 한 자리 수에

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군구 성별 행정 조사 DS가 합
REG

가 합

DS

체

reg

체

유성구

남자 133,611 131,749 135,827 121,560 135,825 121,551

여자 131,182 126,846 133,456 119,881 133,462 119,874

체 264,793 258,595 269,283 241,441 269,287 241,425

홍성군

남자 43,255 36,804 48,913 34,878 48,888 34,861

여자 43,708 39,234 50,131 35,971 50,013 35,945

체 86,963 76,038 99,044 70,849 98,901 70,806

<표 5-12> 가 치 체  통한 별 

<표 5-13>은 유성구,홍성군의 5세 연령 별 인구인데 역시 한자리 수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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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연령 행정 조사
DS

가 합

REG

가 합

DS

체

REG

체

유성구

0~4세 16,583 15,834 16,772 15,591 16,772 15,591

5~9세 19,947 18,799 19,900 18,743 19,902 18,743

10~14세 22,230 20,714 21,927 20,478 21,929 20,478

15~19세 19,743 21,817 19,795 17,567 19,796 17,567

20~24세 16,107 20,790 17,785 14,566 17,788 14,564

25~29세 19,323 20,252 20,969 18,695 20,968 18,695

30~34세 22,967 21,457 22,914 20,560 22,919 20,560

35~39세 29,192 27,445 28,525 26,501 28,528 26,498

40~44세 26,023 24,058 25,819 23,280 25,823 23,280

45~49세 22,561 20,925 22,680 20,141 22,679 20,141

50~54세 17,279 16,199 17,809 15,911 17,805 15,910

55~59세 9,882 9,109 10,147 8,877 10,150 8,877

60~64세 6,457 6,091 6,967 6,169 6,967 6,168

65~69세 5,632 4,973 5,488 4,813 5,490 4,813

70~74세 4,521 4,203 4,747 4,016 4,743 4,016

75~79세 3,158 2,994 3,504 2,757 3,500 2,755

80~84세 1,872 1,771 2,079 1,631 2,074 1,628

85세이상 1,316 1,164 1,456 1,145 1,454 1,141

체 264,793 258,595 269,283 241,441 269,287 241,425

홍성군

0~4세 3,256 2,991 3,385 2,564 3,372 2,563

5~9세 4,155 3,698 4,322 3,288 4,312 3,287

10~14세 5,095 4,601 5,298 4,009 5,293 4,007

15~19세 5,494 5,857 7,341 4,431 7,342 4,431

20~24세 5,026 3,460 6,366 3,788 6,366 3,787

25~29세 4,911 3,121 6,293 3,778 6,291 3,778

30~34세 4,768 3,745 5,032 3,442 5,119 3,442

35~39세 6,147 5,067 6,476 4,592 6,476 4,592

40~44세 6,326 5,248 6,750 4,673 6,744 4,673

45~49세 7,183 5,948 7,565 5,220 7,566 5,220

50~54세 6,698 5,757 7,702 5,515 7,520 5,515

55~59세 5,468 4,918 6,101 4,624 6,105 4,622

60~64세 4,836 4,713 5,721 4,395 5,723 4,393

65~69세 5,304 4,726 5,740 4,650 5,737 4,650

70~74세 5,529 5,291 6,220 5,144 6,221 5,137

75~79세 3,642 3,832 4,708 3,648 4,707 3,645

80~84세 1,829 1,885 2,356 1,810 2,358 1,802

85세이상 1,296 1,180 1,668 1,278 1,649 1,262

체 86,963 76,038 99,044 70,849 98,901 70,806

<표 5-13> 가 치 체  통한 연 별 

2) 심통계

가 치를 이용하여 가구원을 임의로 체(제거,추가)하고 얻은 결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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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성,연령별 인구는 구,군 단 에서는 추정값과 상당히 근 한 것으로 나

타났다.그러나 가 치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가구주 계나

가구구분의 기 에서 작성된 통계는 어떻게 되는지 보기 하여 <표 5-14>,

<표 5-15>을 작성하 다.외형 으로 구군 단 에서 추정치와 가까운 값을

제공하고 있다.

시군
구

계 행정 조사
DS가
치

단순회귀
가 치

DS
체

단순회귀
체

유성
구

가구주 93,123 86,078 95,402 85,046 95,407 84,931

배우자 50,611 54,867 51,027 46,098 51,037 46,160

자녀 100,587 88,631 101,751 91,979 101,712 91,944

자녀 배우자 3,539 876 3,539 3,170 3,537 3,199

가구주 부모 6,366 5,268 6,814 5,655 6,819 5,669

배우자 부모 1,364 1,135 1,464 1,227 1,465 1,235

손자녀 2,070 2,144 2,064 1,856 2,055 1,863

증손자녀 11 35 11 11 11 11

조부모 166 197 182 144 183 146

형제자매 2,526 2,343 2,590 2,297 2,594 2,319

형제자매 자녀 0 371 0 0 0 0

부모 형제자매 29 78 29 26 29 26

기타 친인척 1,475 955 1,486 1,327 1,495 1,323

동거인 2,093 2,556 2,098 1,851 2,105 1,855

833 13,061 830 742 838 744

　 체 264,793 258,595 269,287 241,429 269,287 241,525

홍성
군

가구주 35,245 29,549 39,856 29,642 39,886 29,621

배우자 17,218 18,621 19,559 14,430 19,449 14,453

자녀 26,082 18,788 30,016 20,060 30,016 20,087

자녀 배우자 1,469 683 1,621 1,107 1,600 1,096

가구주 부모 2,288 2,362 2,766 2,111 2,764 2,077

배우자 부모 272 204 313 238 307 244

손자녀 2,643 1,875 2,891 1,859 2,877 1,838

증손자녀 27 26 29 22 29 22

조부모 50 66 57 45 61 47

형제자매 526 351 606 398 599 402

형제자매 자녀 0 56 0 0 0 0

부모 형제자매 3 12 3 3 3 3

기타 친인척 356 196 407 284 410 288

동거인 585 905 682 478 677 478

199 2,344 232 158 223 150

　 체 86,963 76,038 99,038 70,835 98,901 70,806

<표 5-14> 가 치 체  통한 가 주  계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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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가구구분 행정 조사 REG가 합 DS 체 REG 체

유성구

연(친족)가구 67,079 64,243 63,920 67,847 64,048

비 연(친족)가구 675 50 592 665 578

1인가구 24,809 20,240 18,371 22,409 23,951

남남5인이하 570 1,582 1,298 490 457

남남6인이상 5 145 1 5 6

기타 　 　 　 598 560

체 93,138 86,260 84,182 92,014 89,600

홍성군

연가구 22,977 21,496 19,893 24,633 19,750

비 연(친족)가구 243 9 101 258 183

1인가구 11,875 7,438 6,969 9,882 12,710

남남5인이하 149 623 213 115 122

남남6인이상 1 37 0 2 1

기타 　 　 　 146 116

체 35,245 29,603 27,176 35,036 32,882

<표 5-15> 가 치 체  통한 가  별 가 수 

그러나 세부 으로 가구를 분석한 결과에서 발견된 오류를 정리한 <표

5-16>를 보면 가구주가 없는 가구가 이원시스템 가 치에서 2,203가구,단순

회귀가 치에서 6,588가구로 나타났고 가구주가 1이상인 경우나 배우자가 1

이상인 경우에서도 지 않은 비 실 인 가구가 생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을 해결하는 방안은 체규칙에 가구주,배우자,부모,조부모 등

실 으로 명확한 조건을 갖고 있는 가구주 계를 고려하도록 하는 강제

조항을 넣어서 최소한 외형 으로 가구의 형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될 경우에는 가구원 수에 한 통계가 크게 왜곡될 수밖

에 없기 때문에 실 으로 이를 모두 만족시키는 방안은 쉽지 않다고 본다.

다른 안 하나는 인구추정을 한 인구가 치로부터 생성된 체마이크

로자료로부터는 인구속성에 한 통계만 생성하도록 하는 제약조건을 주고

동시에 가구 련 통계는 허수라는 을 상기시키는 비 실 인 조치를 취해

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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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유형 DS REG

유성구

가구주 0 2,203 6,588
가구주>1 5,596 1,919

배우자>1 1,860 233
가․부모>2 104 18

배부모>2 17 4
조부모>2 0 0

홍성군

가구주 0 358 3,773

가구주>1 5,207 512
배우자>1 2,403 209

가․부모>2 37 3
배부모>2 2 0

조부모>2 2 0

<표 5-16> 가 치 체  한 가  

제4 결론

본 장에서는 제3장에서 수행한 최소추정 역의 추정과정에서 생성된 가

치를 행정자료에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주민등록 자료의 각 사람에게

는 이원시스템 모형에 의한 가 치와 단순회귀모형에 의한 가 치를,주민등

록자료의 각 세 에는 단순회귀모형에 의한 가 치를,그리고 건축물 장의

각 거처에는 비추정(ratioestimation)에 의한 가 치를 부여하 다.부여된

가 치를 이용하여 추정에 사용되었던 최소추정 역에 속한 행정자료의 개

체들의 가 합을 구하여,그것이 제3장의 추정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

었다. 한 추정을 한 자료에 사용되지 않았던 가구주와의 계,1세 단

연령 등에 한 가 합과 해당 행정자료,조사자료 집계건수와도 비교하 는

데 다소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 다.가 치를 직 으로 사용하

지 않는 마이크로 데이터를 가 치가 부여된 주민등록자료로부터 작성하

다.그 방법은 최소추정 역에 응하는 가 치를 임의의 개체가 역 내에

속할 소속확률로 해석하고 가 치에 따라서 행정자료의 역 내에 있는 임

의의 개체를 추가하거나 제거하여 가 합과 같은 개체수가 해당 역에 포

함되도록 하 다.각 추정 역에 속한 개체들의 가 합과 작성된 마이크로데

이터의 해당 역에 속한 개체의 집계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추정에 이용되지 않은 역에서 개체의 추가제거에 따라서 비 실 인 상

이 나타나게 되었다.따라서 가 치가 나타나지 않도록 작성되는 마이크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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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의 이용에 내포된 험성이 가 치로 보정된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불편

성보다 더 문제가 있다고 단한다.

제5 정책 건의 사항

본장에서는 수행한 가 치를 이용한 행정자료의 보정 가구원 체를 이

용한 마이크로데이터 작성결과는 가 치 생성에 사용된 추정역역에 한 집

계에서는 추정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최소한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러나 가 치 생성에 이용되지 않은 역에 한 집계

결과는 추정치와 다를 수 있는 험성을 처리하는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

표 인 사례는 체를 통하여 작성된 마이크로데이터가 포함하게 되는 비

실 인 세 형태이다.따라서 가 치가 부여된 행정자료를 사용하는 것과

체(imputation)를 용한 마이크로데이터를 사용하는 것 어느 것이 이

용자에게 혼란과 어려움이 작은지에 한 심층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다. 한 주민등록자료의 각 개체에게 부여된 가 치와 각 가구에 부여되는

가구 가 치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혼란에 비하는 논의도 한

진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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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5-1.가 치 -인구부문

-통합 가 치

-유성구 행정동별

-홍성군 행정동별

-통합후 가 치

-유성구 행정동별

-홍성군 행정동별

5-2.가 치 -가구부문

-통합 가 치

-유성구 행정동별

-홍성군 행정동별

-통합후 가 치

-유성구 행정동별

-홍성군 행정동별

5-3.가 치 -주택부문

-통합 가 치

-통합후 가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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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잠동 온천1동 온천2동 신성동

성별 연령
DS

가 치

reg

가 치

DS

가 치

reg

가 치

DS

가 치

reg

가 치

DS

가 치

reg

가 치

남자

0-4 0.9623 0.8576 0.9130 0.6286 0.9491 0.8991 1.0601 0.9830

5-9 0.9923 0.9255 0.9241 0.7324 0.9944 0.9553 1.0309 0.9801

10-14 1.0447 0.9714 0.8796 0.6651 0.9433 0.9273 1.1132 0.9869

15-19 1.0335 0.9537 0.8802 0.7483 1.0446 0.9969 1.2095 0.9483

20-24 0.9872 0.6874 0.7939 0.5952 1.8793 1.6635 1.1083 0.7116

25-29 0.9313 0.7202 0.8970 0.7346 1.3829 1.3577 1.3114 1.2034

30-34 0.9490 0.8090 0.8479 0.6824 1.1220 1.0500 1.1294 0.9747

35-39 0.8930 0.7796 0.7889 0.6880 1.0090 0.9449 1.0540 1.0748

40-44 0.9023 0.7958 0.8182 0.6018 1.0343 1.0060 1.2516 0.9688

45-49 0.8868 0.7612 0.7857 0.6151 1.0435 0.9737 1.2758 0.9989

50-54 0.8752 0.7030 0.8723 0.7230 1.0095 0.9562 1.2866 1.1008

55-59 1.0877 0.9185 0.8394 0.5994 0.8781 0.8066 1.0874 0.9662

60-64 1.0071 0.8840 0.9878 0.8636 1.0497 1.0196 1.2973 1.2003

65-69 0.9091 0.7664 0.8652 0.8002 0.9752 0.9228 0.9714 0.7416

70-74 1.0095 0.8026 0.9649 0.7812 0.9580 0.8992 1.3000 1.2938

75-79 1.0478 0.8963 0.9000 0.5548 1.1849 1.0709 1.3750 1.1129

80-84 1.5000 1.0662 1.0000 0.7927 1.1429 1.0815 1.0000 0.5663

85+ 1.0500 0.7042 1.0000 0.8731 1.3333 1.0000 2.0000 2.0000

여자

0-4 0.9989 0.8999 0.8573 0.6626 1.0652 0.9743 1.0533 0.9711

5-9 1.0169 0.9504 0.8986 0.6290 0.9933 0.9230 1.0113 0.9647

10-14 0.9701 0.9058 0.9118 0.9464 0.9623 0.9167 1.0560 0.9499

15-19 0.9996 0.9156 0.8984 0.7801 1.0733 1.0300 1.3082 0.9895

20-24 0.9985 0.8026 1.0672 0.9242 1.5766 1.3691 1.2319 0.8890

25-29 0.9895 0.8528 0.9472 0.7973 1.1022 1.0316 1.3781 1.2687

30-34 0.9385 0.8204 0.8683 0.6914 1.0468 0.9550 1.0813 0.9561

35-39 0.9627 0.8593 0.8435 0.6497 0.9682 0.9301 1.0553 1.0268

40-44 0.8684 0.7774 0.8882 0.6470 1.0149 0.9725 1.1336 0.9037

45-49 0.8612 0.7241 0.8238 0.6898 0.9296 0.8867 1.1998 1.0171

50-54 0.9322 0.7746 0.9119 0.7761 0.9839 0.9421 1.2189 1.1074

55-59 0.9189 0.7631 0.9417 0.7806 1.0317 0.9457 1.1083 0.9530

60-64 1.2059 1.0235 0.8800 0.7444 1.0288 0.9700 1.1756 0.9176

65-69 0.8922 0.7852 0.9100 0.8499 0.8970 0.7899 1.3006 0.7132

70-74 1.0117 0.8147 0.8816 0.6562 1.0783 0.9791 1.2414 1.0989

75-79 1.2974 1.1144 1.0393 0.8584 1.1181 1.0497 1.0884 0.8194

80-84 1.0500 0.8274 1.0305 0.7591 0.9763 0.7567 1.1250 0.9446

85+ 1.1733 0.8071 0.8462 0.6105 0.9649 0.6055 1.4286 0.9466

1)유성구 행정동별 DS가 치,reg가 치

<부록 표 5-1>가 치 -인구부문

1.통합 가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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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 구즉동 노은1동 노은2동

성별 연령
DS

가 치

reg

가 치

DS

가 치

reg

가 치

DS

가 치

reg

가 치

DS

가 치

reg

가 치

남자

0-4 0.9748 0.8956 1.0465 0.9853 0.9027 0.9009 1.0272 0.9854

5-9 0.9712 0.9435 1.0105 0.9638 0.8881 0.8203 0.9987 0.9610

10-14 0.9849 0.8451 1.0134 0.9732 0.8961 0.8323 0.9920 0.9479

15-19 0.9342 0.8351 0.9327 0.8293 0.8454 0.7197 0.9431 0.8547

20-24 0.7992 0.6415 0.7951 0.6458 0.8949 0.7236 0.8832 0.7069

25-29 1.1791 1.0046 0.9568 0.8098 0.8977 0.7972 1.0231 0.9057

30-34 0.9369 0.8259 1.0306 0.9276 0.9342 0.8278 0.9729 0.8786

35-39 0.9320 0.8383 1.0225 0.9496 0.8971 0.7903 0.9586 0.8979

40-44 0.9668 0.9108 1.0308 0.9555 0.8950 0.8045 1.0562 0.9861

45-49 1.0145 0.9597 1.0233 0.9264 0.9314 0.8483 1.0016 0.9177

50-54 1.1517 0.9368 1.0279 0.9708 1.0167 0.9392 1.0574 0.9661

55-59 1.4667 1.1991 1.0735 0.9896 0.9508 0.8098 1.0324 0.9537

60-64 1.1387 1.0768 1.1937 1.0505 1.0601 0.8725 1.0846 0.9583

65-69 0.9730 0.9028 1.0437 0.9521 1.1264 1.0507 0.9663 0.9074

70-74 1.0156 0.7590 1.1457 0.9839 1.2381 1.1775 1.0462 0.9648

75-79 1.2500 1.0566 1.2489 0.9223 1.1230 0.8080 0.8718 0.6724

80-84 1.1000 1.1000 1.0000 0.7352 1.0000 0.5710 1.2019 0.9330

85+ 1.0000 0.8125 1.5556 0.9286 2.0000 1.1477 1.3333 0.6388

여자

0-4 0.9734 0.8329 1.0708 1.0263 0.9949 1.0097 1.0185 0.9515

5-9 1.0177 0.9650 1.0342 0.9887 0.8672 0.8042 1.0461 0.9904

10-14 0.9583 0.9119 1.0146 0.9607 0.8993 0.8076 0.9681 0.9283

15-19 1.0743 0.9736 0.9672 0.8789 0.9620 0.8943 0.9468 0.8451

20-24 1.0267 0.7964 0.8824 0.7793 0.9600 0.8127 0.9518 0.8183

25-29 1.0258 0.9155 1.0584 0.9212 0.9076 0.7667 1.0796 0.9851

30-34 0.9406 0.8708 1.0369 0.9597 0.8438 0.7816 1.0281 0.9667

35-39 0.9586 0.8649 1.0272 0.9749 0.9281 0.8644 1.0164 0.9501

40-44 0.9880 0.9237 0.9807 0.9045 0.9230 0.8647 0.9601 0.9158

45-49 1.1444 0.9789 1.0155 0.9284 0.9331 0.8342 1.0628 0.9816

50-54 1.0679 0.9663 1.0402 0.9126 1.0709 0.9459 1.0107 0.9616

55-59 1.1162 0.9568 1.0965 1.0102 0.9880 0.8584 0.9801 0.8864

60-64 0.9800 0.8147 1.2038 1.0321 1.0407 0.9917 1.0018 0.8823

65-69 0.9556 0.9057 1.0193 0.8790 1.0719 0.9579 0.9578 0.8263

70-74 0.9808 0.7281 1.1115 0.9272 0.9556 0.7465 1.0897 0.9376

75-79 1.0704 0.9461 1.1273 0.9079 1.0435 0.7775 0.9483 0.7739

80-84 1.9000 1.3000 1.2718 0.9260 0.8824 0.7034 1.1684 0.9396

85+ 0.9412 0.5761 1.3333 0.8832 0.9231 0.7936 1.0957 0.9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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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읍 천읍 홍북면 마면

성별 연령
DS

가 치

reg

가 치

DS

가 치

reg

가 치

DS

가 치

reg

가 치

DS

가 치

reg

가 치

남자

0-4 1.0451 0.8979 1.7024 0.9412 3.5000 1.7500 0.8839 0.4787

5-9 0.9638 0.7777 0.9192 0.4815 1.8000 0.8189 1.1786 1.0066

10-14 0.9318 0.7975 1.0286 0.6720 1.5000 0.7822 1.1111 1.0496

15-19 2.1541 1.6956 0.9758 0.5692 1.5278 0.6192 0.7969 0.7151

20-24 1.9262 0.9515 0.9130 0.2311 1.0989 0.4621 0.6754 0.3889

25-29 1.2552 0.6961 0.7797 0.3905 1.0286 0.4068 0.7500 0.3877

30-34 1.0158 0.7658 1.1410 0.5562 1.3434 0.6340 0.8363 0.5816

35-39 1.1714 0.8738 0.8568 0.5115 1.3929 0.7962 0.7674 0.5541

40-44 1.0502 0.8034 1.1337 0.6084 1.1458 0.4726 0.8975 0.7491

45-49 1.2117 0.8502 0.8895 0.6093 1.3109 0.6845 0.9754 0.7324

50-54 1.1175 0.7882 1.3266 0.8444 1.0485 0.6012 0.9668 0.7916

55-59 1.1007 0.7546 0.9692 0.6516 1.2802 0.7567 1.1071 0.9998

60-64 0.9848 0.7790 1.2821 0.9955 1.2941 1.0543 1.2238 1.0446

65-69 1.0193 0.8275 1.0662 0.8495 1.1157 0.8154 0.9231 0.8825

70-74 1.0165 0.7582 1.0294 0.8809 1.1850 0.9321 1.0439 0.8787

75-79 1.0193 0.7729 1.1459 0.9285 1.7333 1.1224 1.2941 1.0428

80-84 1.0556 0.7771 1.4864 1.0840 1.3333 0.6875 2.2500 1.6055

85+ 1.2000 0.8343 1.4286 1.2588 1.2500 1.0000 1.0000 0.5000

여자

0-4 1.0918 0.8752 1.1455 0.6265 3.0000 0.7500 1.0208 0.8606

5-9 0.9617 0.7859 1.1250 0.5035 1.7778 0.8573 1.2500 1.1982

10-14 0.9383 0.7662 1.0879 0.6998 1.2000 1.0000 1.3750 1.0259

15-19 1.3530 1.0639 1.4091 0.6778 1.6667 1.0000 0.8125 0.6159

20-24 1.7889 0.8903 0.9490 0.3099 0.9217 0.3055 1.4211 0.4621

25-29 1.4598 0.9798 1.4050 0.5600 0.8000 0.1062 0.7500 0.5232

30-34 1.0698 0.8253 1.0227 0.5733 1.5000 1.0000 1.0577 0.7739

35-39 0.9730 0.7557 0.9000 0.5352 1.2857 0.8418 1.1172 0.7324

40-44 1.1688 0.8791 1.1071 0.5484 1.4625 0.5028 0.8667 0.6954

45-49 0.9884 0.6895 1.0311 0.6980 1.2613 0.7199 0.9952 0.7481

50-54 0.9979 0.7063 1.3729 0.9198 1.4286 0.8567 1.2611 1.1046

55-59 1.0001 0.7789 1.2621 0.8243 1.2594 1.0350 1.5661 1.3933

60-64 1.1307 0.8284 1.2228 0.9921 1.4423 1.0166 1.0769 0.9174

65-69 1.0581 0.8305 1.1082 0.7956 1.2057 0.7647 1.1310 0.9480

70-74 1.0395 0.7643 1.0074 0.8088 1.6447 1.2393 1.2064 1.0441

75-79 1.2298 0.9474 1.6429 1.1820 1.4701 1.0268 1.0460 0.9646

80-84 0.9856 0.7165 1.3455 0.9528 1.4667 0.9875 1.5600 1.2324

85+ 1.1859 0.7720 1.2129 0.8080 1.6667 1.0714 1.0313 0.7899

2)홍성군 행정동별 DS가 치,reg가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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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면 장곡면 은하면 결성면

성별 연령
DS

가 치

reg

가 치

DS

가 치

reg

가 치

DS

가 치

reg

가 치

DS

가 치

reg

가 치

남자

0-4 1.1200 0.7137 1.1111 0.6559 . 0.0000 1.0000 0.6667

5-9 0.8182 0.5946 1.0769 0.7761 0.3333 0.3333 1.0000 0.5000

10-14 1.5000 1.1207 1.3750 1.0926 0.8571 0.8743 1.3333 1.0000

15-19 0.8864 0.5584 0.7273 0.3614 0.6875 0.4969 0.8182 0.2967

20-24 0.6487 0.3321 0.5790 0.1858 0.4615 0.2358 0.9412 0.3191

25-29 1.2037 0.3137 1.0667 0.6000 0.6737 0.4460 1.0313 0.3920

30-34 1.1667 0.5731 1.0000 0.2133 0.5000 0.1984 2.1429 0.3939

35-39 0.9333 0.5125 0.6818 0.3078 1.0000 0.9795 1.0000 0.6054

40-44 1.0699 0.6540 1.1209 0.8566 0.4286 0.2910 1.0889 0.6965

45-49 0.9546 0.7467 1.0000 0.8158 0.8535 0.6969 1.0577 0.8414

50-54 1.1029 1.0724 1.1349 0.7868 0.8594 0.6553 1.3203 0.7684

55-59 0.8889 0.6613 1.0000 0.7373 0.8571 0.6539 1.3125 1.2398

60-64 1.8000 1.1406 1.1539 1.1466 1.3539 0.9434 1.1852 0.9461

65-69 1.0833 0.8599 0.9583 0.7553 1.0909 1.0590 2.5000 1.0601

70-74 1.1316 0.9352 1.1014 1.0680 0.9673 0.9047 1.0000 0.8974

75-79 1.7143 1.4769 1.0064 0.9256 1.2278 1.1687 1.1922 1.2481

80-84 1.6667 1.0000 1.1667 1.1031 1.0000 0.8571 2.0000 1.4259

85+ 3.0000 1.5000 0.8333 0.8280 1.8667 1.4035 1.0000 0.8469

여자

0-4 0.9000 0.4512 1.0500 0.7490 0.5000 0.5000 1.0000 0.5000

5-9 0.9167 0.5726 1.5000 1.0849 1.0000 1.0000 0.8000 0.7071

10-14 1.0000 0.9874 0.9546 0.7836 0.6000 0.1905 1.2500 1.0114

15-19 0.9717 0.7415 1.2963 0.5533 0.6944 0.7949 1.0000 0.0000

20-24 0.7273 0.6713 3.1111 0.2763 0.2727 0.1125 0.7143 0.2751

25-29 1.7647 0.6397 0.6667 0.2976 0.3333 0.2105 1.1250 0.3754

30-34 1.5556 0.7099 0.8333 0.6497 1.0000 1.0000 4.0000 1.2885

35-39 1.0909 0.7253 1.2308 0.9861 1.0000 1.0000 0.8750 0.2659

40-44 0.9697 0.7188 1.0000 0.7869 0.7789 0.7004 6.0000 1.0325

45-49 0.8194 0.6100 1.0370 0.5652 1.0667 1.0616 1.0385 0.6858

50-54 2.2137 1.3333 1.1719 0.9375 0.9474 0.8939 1.3393 1.1607

55-59 1.2606 1.0345 1.2667 0.9563 1.1442 1.2055 1.7763 1.3232

60-64 1.1692 0.7865 0.9207 0.7948 1.2180 1.1170 1.5714 1.1979

65-69 1.2917 0.9989 1.0124 0.9280 1.3305 1.1573 1.0000 0.7053

70-74 1.3600 1.0083 0.9212 0.8455 1.2381 1.1418 1.1923 1.1960

75-79 1.4559 0.9824 1.4902 1.0895 1.2188 0.8418 1.7376 1.3182

80-84 1.8000 1.2593 1.1555 0.9372 1.2000 1.0000 2.6667 1.7083

85+ 1.2000 0.7584 0.8438 0.7562 1.2222 1.1835 1.0286 0.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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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면 갈산면 구항면

성별 연령
DS

가 치

reg

가 치

DS

가 치

reg

가 치

DS

가 치

reg

가 치

남자

0-4 1.0000 1.0000 0.7000 0.3092 0.9333 0.6011

5-9 1.6667 1.1742 0.8889 0.2411 1.0667 0.1626

10-14 1.1000 0.7671 1.3542 1.0918 0.8182 0.4864

15-19 0.8889 0.5072 0.8674 0.7402 1.0505 0.7630

20-24 0.8827 0.5967 0.5263 0.3548 0.8000 0.4680

25-29 0.6875 0.3022 0.7647 0.6434 0.7368 0.4961

30-34 0.9333 0.5161 1.2308 0.5880 1.0256 0.7678

35-39 1.3333 0.7140 0.7826 0.4172 1.1250 0.6319

40-44 0.8571 0.4979 0.9524 0.5892 0.6875 0.2942

45-49 0.8512 0.4608 0.7868 0.5865 0.7846 0.5466

50-54 0.8800 0.7670 0.9467 0.8053 1.3853 1.1551

55-59 1.0256 0.8742 1.2064 1.0612 0.9333 0.8008

60-64 1.2353 0.9917 1.2549 0.9063 1.0070 0.6723

65-69 1.1579 1.1555 1.0094 0.8395 1.0971 0.9645

70-74 1.3369 1.1330 1.1333 1.0204 1.2400 1.1835

75-79 1.0044 0.9763 1.5761 1.3604 1.0800 1.0333

80-84 1.5000 1.5000 1.3750 1.0128 1.6667 1.2248

85+ 1.3333 1.0571 1.6667 1.3409 1.0000 1.0000

여자

0-4 1.2857 0.8120 1.2500 0.7354 1.5000 0.3377

5-9 2.0000 0.5398 1.0000 0.4313 1.5000 0.6286

10-14 1.0185 0.8825 1.0385 0.7459 1.2833 0.3488

15-19 0.8730 0.7280 1.1000 0.6715 0.8438 0.5901

20-24 1.1765 0.2881 0.8333 0.2642 1.2000 0.7765

25-29 1.0889 0.6495 2.6667 0.3296 1.0520 0.8743

30-34 1.0000 0.6475 0.7292 0.3261 1.6333 0.7535

35-39 1.3333 0.7778 1.6667 0.8929 1.1852 0.6355

40-44 0.8842 0.6277 0.7628 0.6136 0.7273 0.3817

45-49 0.8750 0.5952 1.4359 0.9054 1.3813 0.8429

50-54 1.3154 0.8596 1.0294 0.7759 1.0245 0.9203

55-59 0.9591 0.7343 1.2732 0.9433 1.1602 0.8944

60-64 1.2391 0.7486 1.4322 1.0564 1.1579 0.9867

65-69 1.1694 0.9096 1.0389 0.8979 0.9206 0.7698

70-74 1.1161 0.8932 1.2447 1.0182 1.2833 1.0654

75-79 1.3668 1.1420 1.0848 0.9703 1.2698 1.1053

80-84 1.7143 1.1593 1.8333 1.7365 1.6467 1.4939

85+ 0.8571 0.5397 1.2500 0.8286 0.8182 0.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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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통합 후 가 치

진잠동 온천1동 온천2동 신성동

성별 연령 DS가 치 reg가

치

DS가 치 reg가

치

DS가 치 reg가

치

DS가 치 reg가

치

남자 0~4 0.9623 0.8576 0.9130 0.6286 0.9491 0.8991 1.0601 0.9830

5~9 0.9923 0.9255 0.9241 0.7324 0.9944 0.9553 1.0309 0.9801

10~14 1.0447 0.9714 0.8796 0.6651 0.9433 0.9273 1.1132 0.9869

15~19 1.0335 0.9537 0.8802 0.7483 1.0446 0.9969 1.2095 0.9483

20~24 0.9872 0.6874 0.7939 0.5952 1.8793 1.6635 1.1083 0.7116

25~29 0.9313 0.7202 0.8970 0.7346 1.3829 1.3577 1.3114 1.2034

30~34 0.9490 0.8090 0.8479 0.6824 1.1220 1.0500 1.1294 0.9747

35~39 0.8930 0.7796 0.7889 0.6880 1.0090 0.9449 1.0540 1.0748

40~44 0.9023 0.7958 0.8182 0.6018 1.0343 1.0060 1.2516 0.9688

45~49 0.8868 0.7612 0.7857 0.6151 1.0435 0.9737 1.2758 0.9989

50~54 0.8752 0.7030 0.8723 0.7230 1.0095 0.9562 1.2866 1.1008

55~59 1.0877 0.9185 0.8394 0.5994 0.8781 0.8066 1.0874 0.9662

60~64 1.0071 0.8840 0.9878 0.8636 1.0497 1.0196 1.2973 1.2003

65~69 0.9091 0.7664 0.8652 0.8002 0.9752 0.9228 0.9714 0.7416

70~74 1.0095 0.8026 0.9649 0.7812 0.9580 0.8992 1.3000 1.2938

75+ 1.1333 0.8879 0.9516 0.6037 1.1907 1.0920 1.1333 0.9674

여자 0~4 0.9989 0.8999 0.8573 0.6626 1.0652 0.9743 1.0533 0.9711

5~9 1.0169 0.9504 0.8986 0.6290 0.9933 0.9230 1.0113 0.9647

10~14 0.9701 0.9058 0.9118 0.9464 0.9623 0.9167 1.0560 0.9499

15~19 0.9996 0.9156 0.8984 0.7801 1.0733 1.0300 1.3082 0.9895

20~24 0.9985 0.8026 1.0672 0.9242 1.5766 1.3691 1.2319 0.8890

25~29 0.9895 0.8528 0.9472 0.7973 1.1022 1.0316 1.3781 1.2687

30~34 0.9385 0.8204 0.8683 0.6914 1.0468 0.9550 1.0813 0.9561

35~39 0.9627 0.8593 0.8435 0.6497 0.9682 0.9301 1.0553 1.0268

40~44 0.8684 0.7774 0.8882 0.6470 1.0149 0.9725 1.1336 0.9037

45~49 0.8612 0.7241 0.8238 0.6898 0.9296 0.8867 1.1998 1.0171

50~54 0.9322 0.7746 0.9119 0.7761 0.9839 0.9421 1.2189 1.1074

55~59 0.9189 0.7631 0.9417 0.7806 1.0317 0.9457 1.1083 0.9530

60~64 1.2059 1.0235 0.8800 0.7444 1.0288 0.9700 1.1756 0.9176

65~69 0.8922 0.7852 0.9100 0.8499 0.8970 0.7899 1.3006 0.7132

70~74 1.0117 0.8147 0.8816 0.6562 1.0783 0.9791 1.2414 1.0989

75+ 1.1977 0.9515 0.9749 0.7693 1.0365 0.8664 1.1823 0.9237

1)유성구 행정동별 DS가 치,reg가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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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 구즉동 노은1동 노은2동

성별 연령 DS가

치

reg가

치

DS가

치

reg가

치

DS가

치

reg가

치

DS가

치

reg가

치

남자 0~4 0.9748 0.8956 1.0465 0.9853 0.9027 0.9009 1.0272 0.9854

5~9 0.9712 0.9435 1.0105 0.9638 0.8881 0.8203 0.9987 0.9610

10~14 0.9849 0.8451 1.0134 0.9732 0.8961 0.8323 0.9920 0.9479

15~19 0.9342 0.8351 0.9327 0.8293 0.8454 0.7197 0.9431 0.8547

20~24 0.7992 0.6415 0.7951 0.6458 0.8949 0.7236 0.8832 0.7069

25~29 1.1791 1.0046 0.9568 0.8098 0.8977 0.7972 1.0231 0.9057

30~34 0.9369 0.8259 1.0306 0.9276 0.9342 0.8278 0.9729 0.8786

35~39 0.9320 0.8383 1.0225 0.9496 0.8971 0.7903 0.9586 0.8979

40~44 0.9668 0.9108 1.0308 0.9555 0.8950 0.8045 1.0562 0.9861

45~49 1.0145 0.9597 1.0233 0.9264 0.9314 0.8483 1.0016 0.9177

50~54 1.1517 0.9368 1.0279 0.9708 1.0167 0.9392 1.0574 0.9661

55~59 1.4667 1.1991 1.0735 0.9896 0.9508 0.8098 1.0324 0.9537

60~64 1.1387 1.0768 1.1937 1.0505 1.0601 0.8725 1.0846 0.9583

65~69 0.9730 0.9028 1.0437 0.9521 1.1264 1.0507 0.9663 0.9074

70~74 1.0156 0.7590 1.1457 0.9839 1.2381 1.1775 1.0462 0.9648

75+ 1.0882 1.0225 1.2619 0.8142 1.1226 0.7352 1.0089 0.7597

여자 0~4 0.9734 0.8329 1.0708 1.0263 0.9949 1.0097 1.0185 0.9515

5~9 1.0177 0.9650 1.0342 0.9887 0.8672 0.8042 1.0461 0.9904

10~14 0.9583 0.9119 1.0146 0.9607 0.8993 0.8076 0.9681 0.9283

15~19 1.0743 0.9736 0.9672 0.8789 0.9620 0.8943 0.9468 0.8451

20~24 1.0267 0.7964 0.8824 0.7793 0.9600 0.8127 0.9518 0.8183

25~29 1.0258 0.9155 1.0584 0.9212 0.9076 0.7667 1.0796 0.9851

30~34 0.9406 0.8708 1.0369 0.9597 0.8438 0.7816 1.0281 0.9667

35~39 0.9586 0.8649 1.0272 0.9749 0.9281 0.8644 1.0164 0.9501

40~44 0.9880 0.9237 0.9807 0.9045 0.9230 0.8647 0.9601 0.9158

45~49 1.1444 0.9789 1.0155 0.9284 0.9331 0.8342 1.0628 0.9816

50~54 1.0679 0.9663 1.0402 0.9126 1.0709 0.9459 1.0107 0.9616

55~59 1.1162 0.9568 1.0965 1.0102 0.9880 0.8584 0.9801 0.8864

60~64 0.9800 0.8147 1.2038 1.0321 1.0407 0.9917 1.0018 0.8823

65~69 0.9556 0.9057 1.0193 0.8790 1.0719 0.9579 0.9578 0.8263

70~74 0.9808 0.7281 1.1115 0.9272 0.9556 0.7465 1.0897 0.9376

75+ 1.1939 1.0066 1.2121 0.9023 0.9522 0.7450 1.0390 0.8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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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읍 천읍 홍북면 마면

성별 연령 DS가

치

reg가

치

DS가

치

reg가

치

DS가

치

reg가

치

DS가

치

reg가

치

남자 0~14 0.9752 0.8273 1.1020 0.6639 2.0000 0.9903 1.0417 0.8272

15~29 1.8003 1.1161 0.8859 0.4233 1.1906 0.4516 0.7361 0.5366

30~34 1.0158 0.7658 1.1410 0.5562 1.3434 0.6340 0.8363 0.5816

35~39 1.1714 0.8738 0.8568 0.5115 1.3929 0.7962 0.7674 0.5541

40~44 1.0502 0.8034 1.1337 0.6084 1.1458 0.4726 0.8975 0.7491

45~49 1.2117 0.8502 0.8895 0.6093 1.3109 0.6845 0.9754 0.7324

50~54 1.1175 0.7882 1.3266 0.8444 1.0485 0.6012 0.9668 0.7916

55~59 1.1007 0.7546 0.9692 0.6516 1.2802 0.7567 1.1071 0.9998

60~64 0.9848 0.7790 1.2821 0.9955 1.2941 1.0543 1.2238 1.0446

65~69 1.0193 0.8275 1.0662 0.8495 1.1157 0.8154 0.9231 0.8825

70~74 1.0165 0.7582 1.0294 0.8809 1.1850 0.9321 1.0439 0.8787

75+ 1.0535 0.7847 1.2785 1.0125 1.5294 0.9748 1.4546 1.1526

여자 0~14 0.9886 0.8024 1.1011 0.6313 1.6105 0.9044 1.2330 1.0323

15~29 1.4764 0.9722 1.2659 0.5161 1.0532 0.4339 0.8189 0.5399

30~34 1.0698 0.8253 1.0227 0.5733 . 1.0000 1.0577 0.7739

35~39 0.9730 0.7557 0.9000 0.5352 1.2857 0.8418 1.1172 0.7324

40~44 1.1688 0.8791 1.1071 0.5484 1.4625 0.5028 0.8667 0.6954

45~49 0.9884 0.6895 1.0311 0.6980 1.2613 0.7199 0.9952 0.7481

50~54 0.9979 0.7063 1.3729 0.9198 1.4286 0.8567 1.2611 1.1046

55~59 1.0001 0.7789 1.2621 0.8243 1.2594 1.0350 1.5661 1.3933

60~64 1.1307 0.8284 1.2228 0.9921 1.4423 1.0166 1.0769 0.9174

65~69 1.0581 0.8305 1.1082 0.7956 1.2057 0.7647 1.1310 0.9480

70~74 1.0395 0.7643 1.0074 0.8088 1.6447 1.2393 1.2064 1.0441

75+ 1.1471 0.8405 1.4601 1.0023 1.4928 1.0208 1.1508 0.9685

2)홍성군 행정동별 DS가 치,reg가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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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면 장곡면
은하면,결성면,구항

면
서부면 갈산면

성별 연령 DS가 치
reg가

치
DS가 치

reg가

치
DS가 치

reg가

치
DS가 치

reg가

치
DS가 치

reg가

치

남자

0~14 1.1765 0.7307 1.1706 0.8965 0.8969 0.6821 1.1633 0.8813 1.0161 0.5858

15~29 0.7543 0.4237 0.6750 0.3393 0.7335 0.4462 0.8000 0.5050 0.7252 0.5336

30~34 1.1667 0.5731 1.0000 0.2133 1.0000 0.5530 0.9333 0.5161 1.2308 0.5880

35~39 0.9333 0.5125 0.6818 0.3078 1.0804 0.6930 1.3333 0.7140 0.7826 0.4172

40~44 1.0699 0.6540 1.1209 0.8566 0.6974 0.4067 0.8571 0.4979 0.9524 0.5892

45~49 0.9546 0.7467 1.0000 0.8158 0.8694 0.6423 0.8512 0.4608 0.7868 0.5865

50~54 1.1029 1.0724 1.1349 0.7868 1.1992 0.8697 0.8800 0.7670 0.9467 0.8053

55~59 0.8889 0.6613 1.0000 0.7373 0.9487 0.8706 1.0256 0.8742 1.2064 1.0612

60~64 1.8000 1.1406 1.1539 1.1466 1.1644 0.8393 1.2353 0.9917 1.2549 0.9063

65~69 1.0833 0.8599 0.9583 0.7553 1.1903 1.0319 1.1579 1.1555 1.0094 0.8395

70~74 1.1316 0.9352 1.1014 1.0680 1.0735 1.0035 1.3369 1.1330 1.1333 1.0204

75+ 1.7600 1.3432 1.0111 0.9111 1.2112 1.1139 1.1369 1.0400 1.5351 1.2309

여자

0~14 0.9191 0.5816 1.0120 0.8256 1.0811 0.6326 1.1633 0.7786 1.0286 0.5874

15~29 0.9125 0.6507 1.3750 0.3745 0.7579 0.5304 0.8938 0.6041 1.1364 0.3995

30~34 1.5556 0.7099 0.8333 0.6497 1.7333 0.8207 1.0000 0.6475 0.7292 0.3261

35~39 1.0909 0.7253 1.2308 0.9861 0.9000 0.5894 1.3333 0.7778 1.6667 0.8929

40~44 0.9697 0.7188 1.0000 0.7869 1.0256 0.5692 0.8842 0.6277 0.7628 0.6136

45~49 0.8194 0.6100 1.0370 0.5652 1.2060 0.8368 0.8750 0.5952 1.4359 0.9054

50~54 2.2137 1.3333 1.1719 0.9375 1.0876 0.9128 1.3154 0.8596 1.0294 0.7759

55~59 1.2606 1.0345 1.2667 0.9563 1.2792 0.9626 0.9591 0.7343 1.2732 0.9433

60~64 1.1692 0.7865 0.9207 0.7948 1.2517 1.0375 1.2391 0.7486 1.4322 1.0564

65~69 1.2917 0.9989 1.0124 0.9280 1.0449 0.9091 1.1694 0.9096 1.0389 0.8979

70~74 1.3600 1.0083 0.9212 0.8455 1.2358 1.1083 1.1161 0.8932 1.2447 1.0182

75+ 1.4785 1.0211 1.2439 0.9614 1.3647 1.0789 1.3845 1.0690 1.2381 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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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구분
가구원

수
진잠동

온천1

동

온천2

동
신성동 민동 구즉동

노은1

동

노은2

동

연가구

2인가구 0.960 0.829 1.239 1.262 1.225 1.018 0.999 0.944

3인가구 0.923 0.746 0.919 1.058 0.955 0.991 0.907 0.956

4인가구 0.884 0.728 0.907 1.017 0.845 0.955 0.970 0.999

5인가구 1.053 0.915 0.923 0.920 0.944 0.971 0.877 0.992

6인이상 0.667 0.657 0.583 0.622 0.828 0.771 0.474 0.479

연과 타인

3인가구 0.000 0.000 0.119 0.511 0.000 0.000 0.272 0.403

4인가구 0.000 0.225 0.200 0.190 0.000 0.000 0.000 0.000

5인가구 0.000 0.000 0.400 0.375 0.000 0.000 0.000 0.214

6인이상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1인가구 1인가구 0.368 0.540 1.353 0.762 0.656 0.600 0.617 0.475

5인이하 타인

2인가구 1.324 1.378 3.339 6.000 10.102 1.904 0.521 1.111

3인가구 2.636 3.091 7.418 173.600 14.111 3.542 1.231 12.273

4인가구 0.967 1.889 16.818 36.667 20.400 3.644 . 0.000

5인가구 . 5.667 3.333 16.800 0.000 . . 0.000

6인이상 타인 6인이상 1.778 . . 0.000 . 15.938 . .

<부록 표 5-2>가 치 -가구부문

1.통합 가 치

1)유성구 행정동별

가구구분 가구원수 홍성읍 천읍 홍북면 마면 홍동면 장곡면

연가구

2인가구 0.904 1.029 1.138 1.338 1.349 1.149
3인가구 0.741 0.891 0.848 0.894 0.738 0.682
4인가구 0.764 0.530 0.576 0.712 0.497 0.506
5인가구 0.831 0.621 0.867 0.618 0.890 0.850
6인이상 0.587 0.553 0.641 0.814 0.693 0.542

연과 타인

3인가구 0.161 0.000 0.000 0.000 0.000 0.000
4인가구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5인가구 0.103 0.000 0.000 0.000 0.000 0.000
6인이상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1인가구 1인가구 0.632 0.484 0.430 0.586 0.606 0.652

5인이하 타인

2인가구 3.675 0.442 0.600 0.000 0.000 0.000
3인가구 7.714 1.905 0.000 . . .
4인가구 3.857 . 0.000 . . .
5인가구 . 0.000 . 0.000 0.000 0.000

6인이상 타인 6인이상 . . 0.000 . . .

2)홍성군 행정동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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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구분 가구원수 은하면 결성면 서부면 갈산면 구항면

연가구

2인가구 1.411 1.354 1.104 1.056 1.236

3인가구 0.422 1.030 0.661 0.787 0.617

4인가구 0.646 0.332 0.616 0.777 1.123

5인가구 0.315 0.640 0.921 0.624 0.586

6인이상 0.367 -0.021 0.595 0.574 0.618

연과 타인

3인가구 0.000 0.000 0.000 0.000 0.000

4인가구 0.000 0.000 0.000 0.000 0.000

5인가구 0.000 . 0.000 0.000 0.000

6인이상 0.000 0.000 0.000 0.000 0.000

1인가구 1인가구 0.673 0.568 0.537 0.747 0.427

5인이하 타인

2인가구 0.000 0.000 0.829 0.000 0.442

3인가구 . . . 0.000 0.000

4인가구 0.000 . . . .

5인가구 . . . . .

6인이상 타인 6인이상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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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구

분

가구원

수

진잠동 온천1동 온천2동 신성동 민동 구즉동 노은1동 노은2동

연가

구

2인가구 0.960 0.829 1.239 1.262 1.225 1.018 0.999 0.945

3인가구 0.924 0.746 0.919 1.058 0.956 0.991 0.907 0.956

4인가구 0.884 0.728 0.907 1.017 0.845 0.955 0.970 1.000

5인가구 1.053 0.915 0.924 0.920 0.944 0.971 0.877 0.992

6인이상 0.667 0.657 0.583 0.622 0.828 0.771 0.474 0.479

연과

타인

2인가구 1.324 1.378 3.339 6.000 10.102 1.904 0.521 1.111

3인가구 1.000 1.548 1.926 14.546 2.628 0.625 0.577 1.833

4인가구 0.174 0.326 1.443 1.699 0.937 0.396 0.000 0.000

5인가구 0.215 0.254 0.727 1.367 0.000 0.243 0.000 0.203

6인이상 0.227 0.835 0.328 0.000 0.000 0.531 0.000 0.242

1인가구 1인가구 0.368 0.540 1.353 0.762 0.656 0.600 0.618 0.475

가구구분 가구원수 홍성읍 천읍 홍북면 마면 홍동면 장곡면

연가구 2인가구 0.904 1.029 1.138 1.339 1.349 1.149

3인가구 0.741 0.891 0.848 0.894 0.738 0.682

4인가구 0.764 0.530 0.576 0.712 0.497 0.506

5인가구 0.831 0.621 0.867 0.619 0.890 0.850

6인이상 0.587 0.553 0.641 0.814 0.693 0.542

연과타

인

2인가구 3.675 0.442 0.600 0.000 0.000 0.000

3인가구 1.455 0.226 0.000 0.000 0.000 0.000

4인가구 0.261 0.000 0.000 0.000 0.000 0.000

5인가구 0.103 0.000 0.000 0.000 0.000 0.000

6인이상 1.804 0.500 0.000 0.000 0.000 0.000

1인가구 1인가구 0.632 0.484 0.430 0.586 0.606 0.652

2.통합후 가 치

1)유성구 행정동별

2)홍성군 행정동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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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구분 가구원수 은하면 결성면 서부면 갈산면 구항면

연가구 2인가구 1.412 1.354 1.104 1.056 1.236

3인가구 0.422 1.030 0.661 0.787 0.617

4인가구 0.646 0.332 0.616 0.777 1.123

5인가구 0.315 0.640 0.921 0.624 0.587

6인이상 0.367 -0.021 0.595 0.574 0.618

연과타

인

2인가구 0.000 0.000 0.829 0.000 0.442

3인가구 0.000 0.000 0.000 0.000 0.000

4인가구 0.000 6.250 0.000 0.000 0.000

5인가구 0.000 . 0.000 0.000 0.000

6인이상 3.125 0.000 0.000 0.000 0.000

1인가구 1인가구 0.674 0.568 0.537 0.747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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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5-3>가 치 -주택부문

1.통합 가 치

거처종류 유성구 홍성군

일반단독 0.746 2.704

다가구단독 1.107 0.875

업겸용단독 0.897 4.042

아 트 0.985 0.982

연립주택 2.270 1.424

다세 주택 0.558 0.170

비거주용 0.162 0.357

건축년도 유성구 홍성군

2009년 0.655 0.711

2008년 0.892 1.110

2007년 0.981 1.719

2006년 0.981 1.925

2005년 0.904 1.964

2000~2004년 0.754 1.362

1995~1999년 1.031 1.769

1990~1994년 0.908 1.570

1980~1989년 0.811 5.468

1970~1979년 0.849 5.782

1960~1969년 0.440 5.472

1959년이 0.340 3.470

연면 유성구 홍성군

23.1미만 0.162 1.000

23.1~29.7미만 0.530 0.746

29.7~46.2미만 0.755 1.058

46.2~62.7미만 0.844 1.489

62.7~95.7미만 1.097 3.243

95.7~128.7미만 1.135 2.387

128.7~161.7미만 0.901 1.847

161.7~227.7미만 1.021 1.109

227.7~326.7미만 0.408 0.400

326.7이상 0.532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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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통합후 가 치

거처종류 유성구 홍성군

단독주택 0.808 2.716

아 트 0.985 0.982

연립/다세 0.723 0.651

비거주용 0.162 0.357

건축년도 유성구 홍성군

2005~2009년 0.950 1.396

2000~2004년 0.754 1.362

1995~1999년 1.031 1.769

1990~1994년 0.908 1.570

1989년이 0.619 4.683

연면 유성구 홍성군

46.2미만 0.522 1.018

46.2~62.7미만 0.844 1.489

62.7~95.7미만 1.097 3.243

95.7~128.7미만 1.135 2.387

128.7이상 0.720 1.356





제2부

등록센서스 표본설계

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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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조사 검토

제1 머리말

인구주택총조사는 인구규모,분포 구조와 주택에 한 제 특성을 악

하여 각종 정책 입안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는 것과 각종 가구 련 경

상조사의 표본틀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 으로 하여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요한 국가 차원의 조사이다.이 조사 결과는 인구 주택 상의 악과

분석을 한 가장 기 인 자료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실제 우리나라에서

정부 수립 이후 각종 사회,경제,인구 정책 과정에서 매우 요하게 활용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25년 최 로 실시된 이래 몇 차례 외가 있기

는 하지만, 부분의 총조사는 5년 간격으로 총 17회 조사가 실시되었다 (김

민경,2000,2002,통계청,2010c).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로 인해 날이 갈수록 인구주택총조사 시행에 어려

움이 커져가는 양상이다.시민들의 사생활 보호에 한 의식의 증 ,개인주

의 성향의 확 ,주거환경과 생활양식의 변화 등 여러 사회 문화 여건으로

인한 응답자의 부담은 성공 조사 수행을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게다

가 매번 조사 때마다 크게 증가하는 총조사 산 규모 한 무시할 수 없는

국가재정의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한편으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우리나

라 행정부서들의 정보시스템 구축 발 등으로 인해 정부기 들의 행정

자료들이 질과 양 모든 측면에서 우수해졌다.이러한 여건들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보다 효과 인 총조사 방안을 찾기 해 노력하는 것은 어쩌면 당

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통 방식의 총조사에 수반되는 여러 문제 들을 극복하기 해 각 나라

에서는 다각 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를 들면,북유럽 국가들은 총조사

의 안으로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가상센서스(virtualcensus)를 도입하 으

며(StatisticsNetherlands,2006),싱가포르나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는 행정

자료를 활용하는 등록센서스와 표본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을 시행한 바 있다

(SingaporeDepartmentofStatistics,2005,2010;IsraelCentralBureauof

Statistics,2005,2008),우리나라에서도 등록센서스로 환하는 것을 제로

한 기 인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홍두승 등,2002;이건 등,2007,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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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구학회,2009).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련 행정자료인 주민등록통계와 인구총조사통계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행정구역별로 차이의 정도가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

다.총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총조사와 행정자료 사이의 차이를 직 으로

비교할 수 있지만 으로 행정자료에 기반하는 등록센서스를 실시하게 되

면 그 차이를 악하기 어렵다.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

서는 센서스의 일부로 실시되는 표본조사의 문항을 이용하여 등록센서스의

자료를 일부 수정,보완하고 있다.이런 면에서 볼 때 등록센서스에서의 표

본조사는 기존 총조사의 체 맥락에서 실시되는 표본조사에서 고려하지 않

았던 추가 인 목 을 가지게 된다.다시 말해 표본조사를 통해 행정자료와

실제 조사자료와의 계를 악하여야 하는 것이다.그 결과를 기 로 표본

으로 추출되지 않은 나머지 행정자료를 부분 으로 조정함으로 행정자료와

실제와의 괴리를 해소시키게 된다.그러므로 등록센서스로 환될 경우 기존

의 총조사에 비해 표본조사의 요성은 훨씬 커져야 할 것이다.

본 장의 작업은 등록센서스 아래에서 바람직한 표본조사의 방향을 찾기

에 먼 재 10% 표본조사의 황을 정확히 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

다는 제에서 출발한다.이 장에서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조사

자료를 기 로 하여 수조사와의 차이,여러 조사 항목들에 한 표본오차

의 수 등을 살펴본다.마지막으로 그밖에 고려해야 할 표본조사 련 쟁

들을 검한다.

제2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조사 개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조사객체인 모집단의 수조사 외에 10% 표

본조사가 동시에 진행되었다.조사인력, 산,조사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21개 항목에 해서만 수조사를 실시하고,표본조사표(longform)에는

수조사 항목 외에 통근/통학,인구이동,경제활동,임차료 등 23개 항목을 추

가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10% 표본조사의 경우,조사모집단(surveypopulation)은 호텔,외국인

조사구,특별조사구를 제외한,이른바 “일반조사구”내 거주하는 모든 국민

이다.1차추출단 (primarysamplingunit:PSU)는 통계청에서 설정한 조사

구(enumerationdistrict:ED)이다.조사구(enumerationdistricts,ED)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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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가 수 본가 수
본 가

비

전국 15,988,274 1,591,631   9.95

서울특별시 3,341,352 307,646 9.21

부산광역시 1,190,107 111,648 9.38

역시 817,620 76,096 9.31

천 역시 828,012 79,811 9.64

역시 480,466 44,563 9.27

주 역시 461,387 44,258 9.59

울산 역시 340,652 30,783 9.04

경 도 3,361,657 310,923 9.25

강원도 522,225 58,684 11.24

청 도 507,541 55,761 10.99

청남도 663,445 71,668 10.8

라 도 621,735 75,146 12.09

라남도 667,962 84,251 12.61

경상 도 943,135 109,728 11.63

경상남도 1,061,259 113,118 10.66

주도 179,719 17,547 9.76

<  6-1> 시도별 본

의 복과 락을 방지하기 해 모든 지역을 상으로 행정 읍면동 경계

내에서 도로,산,강,하천 등 변화가 은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인 한 가구

들을 묶어 구성되는데,평균 60가구로 구성되었다.

표본설계는 기본 으로 PSU를 집락으로 하는 층화집락 1단추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표본설계의 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SU인 조사구를 층화하기 한 1차 "층화변수"(stratificationvariable)는 행

정구역이며,2차 층화변수는 조사구 특성이다.여기서 조사구 특성이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아 트 조사구,보통조사구(보통조사구,섬조사구),기

숙시설 는 특수사회시설 조사구이다.

추출틀(samplingframe)에 포함된 국 265,317개 조사구 에서 26,505개

표본조사구를 추출했는데,시도별 표본추출률이 <표 6-1>에 나와 있다.시도

별 추출률은 9.04% -12.61% 사이인데, 국 수 의 추출률은 9.95%이다.

특․ 역시와 경기도,제주도는 추출률이 9% 인 반면,나머지 도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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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다.상 으로 인구가 집된 지역에 비해 인구가 은 지역의 추

출률을 높게 했으나 의미 있는 정도의 차이가 되지는 못한 편이다. 시도에

서 표본추출은 기본 으로 계통추출법(systematicsampling)을 따랐다.표본

으로 추출된 조사구 내 가구들은 모두 조사를 하게 된다.

제3 수조사와 표본조사 결과 비교

등록센서스가 실시되어 수조사가 시행되지 않게 된다면 표본조사의 의미

는 기존의 것과는 사뭇 달라질 것이다.지 까지의 표본조사는 인구수나 가

구수,주택수 추정을 한 조사가 아니었고,표본조사표(longform)에 열거되

는 추가 항목들과 련된 추정을 한 조사 다.그러나 등록센서스가 실시

된다면,소지역별 인구수,가구수,주택수의 추정 자체도 표본조사의 요한

심사항이 되어야 한다.표본조사를 통해 얻어지는 조사값과 행정자료 데이

터의 연계 분석을 통해 통계수치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2005년의 수조사와 표본조사 자료를 통해 얻어지는 소지역별

통계를 비교함으로 등록센서스가 도입될 경우 필요한 한 표본규모에

한 참고값을 악하기로 한다.분석에 있어서 한 가지 주의할 은 2005년

표본조사의 목 이 등록센서스 하에서의 표본조사의 목 과 다르므로 이를

충분히 감안하여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1.인구수 비교

<표 6-2>는 인구수에 한 수조사 결과와 표본조사 결과를 비교한 것이

다. 국 통계의 경우, 수조사와 표본조사의 상 인 차이의 정도를 나타

내는 오차율1)이 1.38%인 것으로 나타났다.시도별로도 오차율이 1.23%(경기

도)에서 1.64%(강원도)의 수 이었다.

1) 차 ∣전수조사통계

전수조사통계 본조사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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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전수조사 표본조사 오차율(%)

전국 47041434 46392589 1.38 

서울특별시 9762546 9631931 1.34 

부산광역시 3512547 3460198 1.49 

대구광역시 2456016 2418093 1.54 

인천광역시 2517680 2481410 1.44 

광주광역시 1413644 1392900 1.47 

대전광역시 1438551 1418159 1.42 

울산광역시 1044934 1030194 1.41 

경기도 10341006 10214248 1.23 

강원도 1460770 1436766 1.64 

충청북도 1453872 1432546 1.47 

충청남도 1879417 1854508 1.33 

전라북도 1778879 1752698 1.47 

전라남도 1815174 1789269 1.43 

경상북도 2594719 2558461 1.40 

경상남도 3040993 2997703 1.42 

제주도 530686 523505 1.35 

<  6-2 > 수 사  본 사 수 차

이번에는 시군구별 차이를 살펴보기로 하자.다음의 <그림 6-1>에는 역

시와 도지역의 시군구별 오차율의 분포를 상자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서울

특별시나 7 역시 내의 구와 군 통계에 한 오차율은 1% 내지 2% 범

인 것으로 나타난다.특, 역시들의 수를 비교하면 서울시가 1.3% 정도

로 가장 낮은 반면, 구시가 1.6% 정도로 가장 높은 편이다.도에 속한 시

군구 오차율도 체로 1% 내지 2% 수 인데,강원도 내 일부 시군구가 오차

율이 다소 큰 편임이 특이하게 찰된다.양구군의 경우 오차율이 5.8%나 된

다.참고로 각 시군구별 수조사 표본조사의 인구통계와 그에 따른 오차

율의 값을 정리한 표는 부록의 <표 6-1>에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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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시도별 시 별 차  포

마지막으로 동읍면 별 차이를 비교해보면(<그림 6-2>참조),시도나 시군구

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두 수치의 차이가 20% 이상 차이나는 동

읍면이 드물지 않은 편이며,심지어는 100% 이상 차이나는 곳도 있다.이는

2005년의 10% 표본조사구는 동읍면 수 에서 볼 때는 표성 있는 표본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이미 통계청에 한국인구학회가 2009년에 제

출한 <등록센서스 기법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서도 이 은 지 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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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림 6-2> 시도별 동 별 차  포

표본조사와 수조사 인구수 차이를 동읍면별로 나타낸 자료는 무 방

하여 부록의 <표 6-2>에 그 서울의 결과만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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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구수 비교

<표 6-3>은 가구수에 한 수조사와 표본조사의 결과를 비교한 결과인

데,가구수의 경우 국이든 시도별이든 오차율이 거의 0%인 것을 알 수 있

다.즉,2005년의 표본은 시도별 가구수 면에서 표성 높게 설계된 표본이

라고 할 수 있다.

시도
모 단 

가구수

표본 추정 

가구수
오차율(%)

전국 15887128 15888515 -0.01 

서울특별시 3309890 3309963 0.00 

부산광역시 1186378 1186522 -0.01 

대구광역시 814585 814616 0.00 

인천광역시 823023 823100 -0.01 

광주광역시 460090 460096 0.00 

대전광역시 478865 478889 -0.01 

울산광역시 339095 339102 0.00 

경기도 3329177 3329568 -0.01 

강원도 520628 520660 -0.01 

충청북도 505203 505227 0.00 

충청남도 659871 659970 -0.02 

전라북도 619958 620007 -0.01 

전라남도 666319 666415 -0.01 

경상북도 938840 939126 -0.03 

경상남도 1056007 1056048 0.00 

제주도 179199 179206 0.00 

<  6-3> 시도별 수 사  본 사 가 수 차

시도내 시군구 가구수 오차율을 나타낸 결과가 <그림 6-6>인데, 부분 시

군구에서 오차율이 0.1% 이내로 나타났다.

<그림 6-3> 시도내 시 별 가 수 차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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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동읍면별 가구수 오차율에 한 상자그림(boxplot)(<그림 6-4>

참조)을 살펴보면,인구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오차율이 20%를 과하는 동

읍면들이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 으로 10% 표본조사를 통해서는 시군구별 인구수나 가구수 추정은

일정 수 의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으나,동읍면별 추정은 기 하기 어렵다

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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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시도내 동 별 가 수 차  포

3.시사

2005년 10% 표본조사 통계를 수조사 결과와 비교해본 결과,인구수나 가

구수 통계 모두 시군구 수 까지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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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동읍면별 수 까지 내려오면 오차율이 무 커서 하지 않은 편이었

다.등록센서스를 실시할 경우,표본조사 항목 가장 요한 변수가 인구

수나 가구수가 되어야 하므로 아무리 표본설계를 효율 으로 잘 한다고 해

도 재의 10% 추출률은 무 낮아서 추출률을 높여야 할 것이라는 시사

을 얻을 수 있다.참고로 등록센서스와 표본조사를 병행하는 나라에서는

체로 표본조사를 한 추출률이 20% 정도로 하고 있다.

재 10% 표본조사 항목들의 통계작성단 는 체로 시도 수 이며 일부

항목들에 해서는 시군구 단 의 소지역 통계까지 작성되고 있다.한편,동

읍면 수 의 통계는 고려 상이 아니었다.그러나 등록센서스를 실시하

게 된다면,인구수나 가구수 통계는 동읍면 별로 작성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연령 별로 더 세분된 통계의 작성이 필요하다.다시 말해 통계의 최소 작성

단 가 달라지므로 지 까지의 표본설계와는 다른 차원의 표본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4 표본오차 검토

일반 으로 새로운 표본설계에서 한 표본크기를 결정하려고 할 때 가

장 을 맞추는 부분은 심 있는 조사변수들의 표본오차의 정도이다.목

표오차 수 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 인 원

칙이다.과거 10% 표본조사에서의 요 조사변수들은 표본조사표(longform)

에서만 묻게 되는 23개 항목으로서 주로 통근․ 통학,인구이동,경제활동,

임차료 등과 련된 내용이었다.그런데 등록센서스가 도입될 경우,무엇보

다 인구수 자체가 요한 심변수가 될 것이므로 이에 해서 우선 으로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본 연구에서는 먼 표본조사표 항목들에 한 오

차 수 을 살펴보고,다음으로 인구수에 한 오차 수 을 검토할 것이다.

이어 표본오차에 한 검토 결과 얻을 수 있는 시사 들을 간단하게 정리하

기로 한다.

1.표본조사표 항목에 한 표본오차 수

표본조사표 항목들의 소지역별 상 표 오차 크기의 분포를 나타낸 결과가

아래의 <표 6-4>에 나와 있다.소지역별 상 표 오차의 국 평균은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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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상당히 큰 편이다.상 표 오차의 크기는 시도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

는데, 체로 도 지역이 시지역에 상 표 오차가 크다. 국 251개 소지역

상 표 오차의 크기가 30%를 과하는 곳이 106곳이나 된다.따라서

기존의 10% 표본조사를 통해 작성되는 시군구별 통계의 표본오차는 다소 커

서 정확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즉,소지역별 추정을 해서는 재보

다 표본규모를 일정 수 이상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시도
시 군

구수

소지역별

평 균

RSE

상 표 오차 크기

표본수
추출률

(%)15%

이하

20%

이하

25%

이하

30%

이하

35%

미만

50%

미만

서울 25 14.0 9 10 5 1　 　 　 5,101 9.4

부산 16 19.5 　 4 6 3 4 　 1,881 9.4

구 8 16.9 3 1 2　 1 　 1,254 9.4

인천 10 22.4 1 2 3 1 2　 1,371 9.7

주 6 19.3 　 1 3　 2　 716 9.5

5 18.3 　 1 2 2 　 　 749 9.3

울산 5 21.4 　 1 4　 　 507 9.1

경기 44 20.3 1 6 19 13 5 5,146 9.4

강원 18 31.8 2 3 11 2 1,001 11.3

충북 13 29.5 1 4 6 2 930 11.0

충남 16 29.2 1 4 10 1 1,215 10.9

북 15 27.7 5 8 2 1,302 12.3

남 22 32.3 2 2 16 2 1,450 12.8

경북 24 30.5 1 5 3 10 5 1,872 11.8

경남 20 26.2 4 1 4 11 1,920 10.8

제주 4 24.1 1 1 2 298 9.9

국 251 24.0 11 34 57 42 92 14 26,713 10.1

<  6-4> 본 사  지역 통계 상 차  수

2.인구수 추정값의 표본오차

총조사에서 인구수나 가구수 등의 변수들은 시군구 단 뿐 아니라 동읍면

단 의 통계까지 작성하여 공표한다.먼 10% 표본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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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구별 인구수를 추정할 때 상 표 오차를 살펴보자.

다음의 <그림 6-5>는 서울시의 구별 인구수 추정값의 상 표 오차를 나타

내고 있는데,가장 왼쪽에 있는 상자는 서울시의 25개 구별 인구수 추정값의

상 표 오차들의 분포이고,왼쪽에서 두 번째 이후의 상자들은 각각 구별

연령 별 인구수 추정값의 상 표 오차들의 분포이다.구별 인구수 추정값

의 상 표 오차는 최 1.73%에서 최고 3.75% 범 이며, 수는 2.6%

수 이다.반면에 연령 별 인구수 추정값의 상 표 오차는 2.5%에서 최

6%까지로 인구수에 비해 표본오차의 크기가 다소 큰 편이다.연령 별로 차

이가 나지만 체로 20세 미만의 연령층에 한 추정오차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6-5> 울시  별 수 에  상 차 포 

다음으로 최소 공표범 인 동읍면별 인구수 추정값의 표본오차의 정도를

살펴보기로 하자.다음의 <그림 6-6>은 시도별로 동읍면 인구수 추정값에

한 상 표 오차(RSE)의 분포를 나타내는데, 국 동읍면별 상 표 오차의

평균은 16.4%이다. 국의 동읍면들 상 표 오차가 10%를 넘는 지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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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이상이며,서울과 역시 경기도 지역의 상 표 오차는 상 으로

조 낮은 편이나 나머지 도지역은 상 표 오차가 비교 큰 편이다.동읍

면별 인구수 추정값에 한 표본오차가 이 정도 수 인데 이것을 연령 별

로 더 세분하여 본다면 표본오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그림 6-6>시도별 동읍면 추정 상 표 오차의 분포

참고로 부록의 <표 6-3>에는 10% 표본조사를 통해 인구수를 추정할 경우,

작성범 별 상 표 오차의 크기가 자세히 나와 있다.

3.시사

이상에서 행 10% 표본조사에 입각하여 표본조사 항목 인구수에 한

표본오차의 정도를 살펴보았다.그 결과 표본조사 항목의 경우 시군구별 추

정값에 한 상 표 오차가 20%를 과하는 곳이 과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즉,표본조사 항목들에 한 소지역 추정을 해서는 추정의 정도를 다소 높

여야 할 필요가 있다.한편,등록센서스로 환하게 될 때 가장 요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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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는 인구수가 된다.인구수 통계에 한 최소 공표단 인 동읍면 상 표

오차가 10%가 넘는 지역이 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인구수 통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의 표본오차는 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으며,특

히 도지역은 더욱 심각한 수 이다.

등록센서스로 환하게 된다면 상 으로 표본조사의 요성은 더욱 커지

게 된다.행정자료와 실제 실과의 차이를 표본 자료를 통해 악해야 하는

까닭이다.이런 면에서 볼 때 기존 10% 표본의 통계 정도(precision)는 결

코 만족스런 수 이라고 할 수 없다. 폭 인 표본크기 증 표본설계의

효율화를 통해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실히

필요하다.

제5 맺음말

기존 인구주택총조사에서의 10% 표본조사는 수조사에서 조사되지 않는

표본조사표 항목에 해 시도 내지 시군구 통계를 생산하는 것을 주된 목

으로 하 다.따라서 10% 표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따로 인구수나 가구수,

주택수 등을 추정할 필요는 없었다.

우리나라 총조사의 10% 표본설계는 체로 지역별 인구규모에 따라 엄

한 층화를 한 것은 아니고 크게 서 국 으로 "균일한 추출률"(uniform

rateofsampling)을 용하는 설계방식을 따랐다.표본조사를 통해 작성되는

통계의 작성범 는 항목에 따라 시도 는 시군구 단 로 구분된다.시도별

수 에서는 체로 정도(精度,precision)가 높은 수 인 반면,시군구 수 에

서는 정도가 낮은 곳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센서스가 면 으로 실시된다면 행정자료와 조사자료의 일치 여부는

오직 표본조사 자료에 의해 평가할 수 있다.실제 이스라엘은 표본조사와 행

정자료 사이의 계를 체계 으로 분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체 행정자료

를 보정하고 있다.이 경우 표본조사는 기존의 목 과는 다른 차원의

새로운 요한 목 을 가지게 된다.

이 장에서는 등록센서스가 실시될 것을 제하고 기존 10% 표본조사의

성을 검토해보았다.등록센서스에서 가장 요한 통계는 인구수나 가구수

이며,통계의 작성범 는 동읍면 단 여야 한다.기존의 10% 표본조사를 통

해서는 시군구 단 의 통계 작성은 가능하지만 동읍면 단 의 통계 작성은

불가능한 상황임을 확인하 다.등록센서스 아래에서의 표본조사일 경우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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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사표 항목에 한 통계 작성을 목 으로 하는 것과는 근본 으로 다른

새로운 개념의 표본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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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시군구 수조사 표본조사 오차율

11010 서울특별시 종로구 154043 152073 1.28

11020 서울특별시 구 126679 125233 1.14

11030 서울특별시 용산구 211109 208759 1.11

11040 서울특별시 성동구 324986 320963 1.24

11050 서울특별시 진구 364407 359785 1.27

11060 서울특별시 동 문구 371024 366327 1.27

11070 서울특별시 랑구 412380 406568 1.41

11080 서울특별시 성북구 440254 434594 1.29

11090 서울특별시 강북구 338422 333886 1.34

11100 서울특별시 도 구 367998 362640 1.46

11110 서울특별시 노원구 603238 594963 1.37

11120 서울특별시 은평구 446550 440781 1.29

11130 서울특별시 서 문구 340327 336386 1.16

11140 서울특별시 마포구 370790 366717 1.10

11150 서울특별시 양천구 472751 466102 1.41

11160 서울특별시 강서구 537701 530194 1.40

11170 서울특별시 구로구 402093 396472 1.40

11180 서울특별시 천구 249375 245806 1.43

11190 서울특별시 등포구 392507 387457 1.29

11200 서울특별시 동작구 407644 402404 1.29

11210 서울특별시 악구 527690 521047 1.26

11220 서울특별시 서 구 370850 365651 1.40

11230 서울특별시 강남구 508108 500885 1.42

11240 서울특별시 송 구 577362 568871 1.47

11250 서울특별시 강동구 444258 437367 1.55

21010 부산 역시 구 52199 51631 1.09

21020 부산 역시 서구 132734 130917 1.37

21030 부산 역시 동구 103226 101767 1.41

21040 부산 역시 도구 157538 155172 1.50

21050 부산 역시 부산진구 398284 392386 1.48

21060 부산 역시 동래구 261684 257252 1.69

21070 부산 역시 남구 293240 288849 1.50

21080 부산 역시 북구 328939 323989 1.50

21090 부산 역시 해운 구 392564 387369 1.32

21100 부산 역시 사하구 358514 353066 1.52

21110 부산 역시 정구 258419 254403 1.55

21120 부산 역시 강서구 45726 44931 1.74

21130 부산 역시 연제구 211437 208248 1.51

21140 부산 역시 수 구 172189 169539 1.54

21150 부산 역시 사상구 273223 268967 1.56

21310 부산 역시 기장군 72631 71712 1.27

22010 구 역시 구 74514 73322 1.60

22020 구 역시 동구 333873 327925 1.78

22030 구 역시 서구 243409 239353 1.67

<   6-1>  시  수 사  본 사  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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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 구 역시 남구 179747 177040 1.51

22050 구 역시 북구 458962 452862 1.33

22060 구 역시 수성구 425298 418496 1.60

22070 구 역시 달서구 590892 581654 1.56

22310 구 역시 달성군 149321 147441 1.26

23010 인천 역시 구 85392 84337 1.24

23020 인천 역시 동구 74285 73156 1.52

23030 인천 역시 남구 412816 406784 1.46

23040 인천 역시 연수구 262782 259137 1.39

23050 인천 역시 남동구 369288 363588 1.54

23060 인천 역시 부평구 546321 538003 1.52

23070 인천 역시 계양구 325626 321199 1.36

23080 인천 역시 서구 371204 366242 1.34

23310 인천 역시 강화군 57705 56882 1.43

23320 인천 역시 옹진군 12261 12082 1.46

24010 주 역시 동구 119783 118048 1.45

24020 주 역시 서구 313426 308942 1.43

24030 주 역시 남구 214149 210614 1.65

24040 주 역시 북구 460098 452761 1.59

24050 주 역시 산구 306188 302535 1.19

25010 역시 동구 231923 228330 1.55

25020 역시 구 255565 251809 1.47

25030 역시 서구 508388 501138 1.43

25040 역시 유성구 221206 218513 1.22

25050 역시 덕구 221469 218369 1.40

26010 울산 역시 구 225810 222331 1.54

26020 울산 역시 남구 337168 332159 1.49

26030 울산 역시 동구 177005 173781 1.82

26040 울산 역시 북구 140805 139466 0.95

26310 울산 역시 울주군 164146 162457 1.03

31011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285401 282027 1.18

31012 경기도 수원시권선구 290546 286679 1.33

31013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214913 212079 1.32

31014 경기도 수원시 통구 248373 246240 0.86

31021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254015 250199 1.50

31022 경기도 성남시 원구 260034 256362 1.41

31023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416970 412154 1.15

31030 경기도 의정부시 397694 392936 1.20

31041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262286 258492 1.45

31042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347600 343024 1.32

31051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433046 426978 1.40

31052 경기도 부천시소사구 217700 214265 1.58

31053 경기도 부천시오정구 183185 180775 1.32

31060 경기도 명시 319452 315542 1.22

31070 경기도 평택시 374262 369459 1.28

31080 경기도 동두천시 78897 77949 1.20

31091 경기도 안산시상록구 353758 350284 0.98

31092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316081 312602 1.10



327

ID 시군구 수조사 표본조사 오차율

31101 경기도 고양시덕양구 375812 371406 1.17

31103 경기도 고양시일산동구 213790 211872 0.90

31104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274800 271700 1.13

31110 경기도 과천시 56587 55826 1.34

31120 경기도 구리시 186954 184654 1.23

31130 경기도 남양주시 424446 419320 1.21

31140 경기도 오산시 131792 130611 0.90

31150 경기도 시흥시 384304 380748 0.93

31160 경기도 군포시 268917 265508 1.27

31170 경기도 의왕시 143568 141630 1.35

31180 경기도 하남시 121646 119804 1.51

31191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190252 188019 1.17

31192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229748 227409 1.02

31193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266842 264413 0.91

31200 경기도 주시 239823 236301 1.47

31210 경기도 이천시 187514 185110 1.28

31220 경기도 안성시 157632 155789 1.17

31230 경기도 김포시 192716 190355 1.23

31240 경기도 화성시 282124 279604 0.89

31250 경기도 주시 204266 201767 1.22

31260 경기도 양주시 149931 147737 1.46

31270 경기도 포천시 139472 137164 1.65

31320 경기도 여주군 98441 97113 1.35

31350 경기도 연천군 41300 40203 2.66

31370 경기도 가평군 49059 48275 1.60

31380 경기도 양평군 75057 73864 1.59

32010 강원도 춘천시 260234 256703 1.36

32020 강원도 원주시 283583 279306 1.51

32030 강원도 강릉시 220706 217541 1.43

32040 강원도 동해시 93018 91489 1.64

32050 강원도 태백시 55241 54357 1.60

32060 강원도 속 시 84706 83782 1.09

32070 강원도 삼척시 67957 66938 1.50

32310 강원도 홍천군 66619 65065 2.33

32320 강원도 횡성군 38676 38114 1.45

32330 강원도 월군 36979 36391 1.59

32340 강원도 평창군 38507 37991 1.34

32350 강원도 정선군 41017 40310 1.72

32360 강원도 철원군 43469 42292 2.71

32370 강원도 화천군 21686 20905 3.60

32380 강원도 양구군 19385 18260 5.80

32390 강원도 인제군 30424 29585 2.76

32400 강원도 고성군 29049 28552 1.71

32410 강원도 양양군 29514 29185 1.11

33011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 257106 253400 1.44

33012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383525 378534 1.30

33020 충청북도 충주시 204248 200861 1.66

33030 충청북도 제천시 132483 130332 1.62

33310 충청북도 청원군 112137 109822 2.06

33320 충청북도 보은군 32320 31862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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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0 충청북도 옥천군 51690 50939 1.45

33340 충청북도 동군 49338 48613 1.47

33350 충청북도 진천군 57799 57234 0.98

33360 충청북도 괴산군 32208 31791 1.29

33370 충청북도 음성군 81957 81023 1.14

33380 충청북도 단양군 30395 29987 1.34

33390 충청북도 증평군 28666 28148 1.81

34010 충청남도 천안시 518171 513146 0.97

34020 충청남도 공주시 126484 124691 1.42

34030 충청남도 보령시 96992 95376 1.67

34040 충청남도 아산시 206851 204910 0.94

34050 충청남도 서산시 143692 141001 1.87

34060 충청남도 논산시 124779 122707 1.66

34070 충청남도 계룡시 31646 30566 3.41

34310 충청남도 산군 53269 52589 1.28

34320 충청남도 연기군 80389 79335 1.31

34330 충청남도 부여군 73207 72067 1.56

34340 충청남도 서천군 57659 56722 1.63

34350 충청남도 청양군 31225 30778 1.43

34360 충청남도 홍성군 82584 81487 1.33

34370 충청남도 산군 81623 80329 1.59

34380 충청남도 태안군 58579 57828 1.28

34390 충청남도 당진군 112267 110976 1.15

35011 라북도 주시완산구 348448 343272 1.49

35012 라북도 주시덕진구 273644 269524 1.51

35020 라북도 군산시 249212 245548 1.47

35030 라북도 익산시 306974 302527 1.45

35040 라북도 정읍시 115416 113642 1.54

35050 라북도 남원시 85828 84526 1.52

35060 라북도 김제시 90376 88964 1.56

35310 라북도 완주군 79104 78165 1.19

35320 라북도 진안군 23915 23655 1.09

35330 라북도 무주군 22310 22022 1.29

35340 라북도 장수군 20486 20192 1.44

35350 라북도 임실군 25682 25332 1.36

35360 라북도 순창군 26250 25896 1.35

35370 라북도 고창군 55994 55048 1.69

35380 라북도 부안군 55240 54385 1.55

36010 라남도 목포시 244543 240783 1.54

36020 라남도 여수시 277420 273221 1.51

36030 라남도 순천시 261519 257578 1.51

36040 라남도 나주시 86823 85605 1.40

36060 라남도 양시 135583 133954 1.20

36310 라남도 담양군 43376 42792 1.35

36320 라남도 곡성군 29612 29280 1.12

36330 라남도 구례군 24699 24383 1.28

36350 라남도 고흥군 72578 71473 1.52

36360 라남도 보성군 45890 45209 1.48

36370 라남도 화순군 67629 66905 1.07

36380 라남도 장흥군 39955 39363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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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90 라남도 강진군 36553 36056 1.36

36400 라남도 해남군 73982 72892 1.47

36410 라남도 암군 60947 60267 1.12

36420 라남도 무안군 54257 53443 1.50

36430 라남도 함평군 36072 35591 1.33

36440 라남도 군 60357 59472 1.47

36450 라남도 장성군 41682 40942 1.78

36460 라남도 완도군 51222 50493 1.42

36470 라남도 진도군 32046 31620 1.33

36480 라남도 신안군 38429 37947 1.25

37011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246952 242675 1.73

37012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241481 237806 1.52

37020 경상북도 경주시 266131 262703 1.29

37030 경상북도 김천시 135166 133179 1.47

37040 경상북도 안동시 169436 166981 1.45

37050 경상북도 구미시 381583 377178 1.15

37060 경상북도 주시 113670 111832 1.62

37070 경상북도 천시 103289 101682 1.56

37080 경상북도 상주시 105600 104053 1.46

37090 경상북도 문경시 70813 69583 1.74

37100 경상북도 경산시 240371 237601 1.15

37310 경상북도 군 군 24404 24134 1.11

37320 경상북도 의성군 56522 55628 1.58

37330 경상북도 청송군 26579 26249 1.24

37340 경상북도 양군 17634 17350 1.61

37350 경상북도 덕군 40460 39966 1.22

37360 경상북도 청도군 39435 38813 1.58

37370 경상북도 고령군 30448 30067 1.25

37380 경상북도 성주군 39348 38730 1.57

37390 경상북도 칠곡군 107684 106623 0.99

37400 경상북도 천군 45932 45012 2.00

37410 경상북도 화군 32327 31851 1.47

37420 경상북도 울진군 51125 50544 1.14

37430 경상북도 울릉군 8329 8221 1.30

38010 경상남도 창원시 499414 492631 1.36

38020 경상남도 마산시 426784 420159 1.55

38030 경상남도 진주시 336355 330845 1.64

38040 경상남도 진해시 149128 145938 2.14

38050 경상남도 통 시 121115 119315 1.49

38060 경상남도 사천시 106532 104870 1.56

38070 경상남도 김해시 428893 423923 1.16

38080 경상남도 양시 105651 103914 1.64

38090 경상남도 거제시 193398 191055 1.21

38100 경상남도 양산시 215845 213553 1.06

38310 경상남도 의령군 27495 27213 1.03

38320 경상남도 함안군 54093 53381 1.32

38330 경상남도 창녕군 57382 56537 1.47

38340 경상남도 고성군 49316 48598 1.46

38350 경상남도 남해군 46694 46102 1.27

38360 경상남도 하동군 45234 44507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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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70 경상남도 산청군 32358 31963 1.22

38380 경상남도 함양군 37131 36568 1.52

38390 경상남도 거창군 60524 59641 1.46

38400 경상남도 합천군 47651 46990 1.39

39010 제주도 제주시 310713 306716 1.29

39020 제주도 서귀포시 78133 77045 1.39

39310 제주도 북제주군 80419 79268 1.43

39320 제주도 남제주군 61421 60476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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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051 종로구 청운동 4,322 7221 -67.08

1101052 종로구 효자동 11,193 8267 26.14

1101053 종로구 사직동 7,138 5081 28.82

1101054 종로구 삼청동 3,615 6969 -92.78

1101055 종로구 부암동 10,379 9977 3.87

1101056 종로구 평창동 17,498 13871 20.73

1101057 종로구 무악동 5,986 8840 -47.68

1101058 종로구 교남동 8,711 6290 27.79

1101060 종로구 가회동 5,503 6512 -18.34

1101061 종로구 종로1.2.3.4가동 4,656 4615 0.88

1101063 종로구 종로56가동 5,749 5560 3.29

1101064 종로구 이화동 10,064 10055 0.09

1101065 종로구 혜화동 11,829 11190 5.40

1101066 종로구 명륜3가동 7,075 8930 -26.22

1101067 종로구 창신1동 6,614 3670 44.51

1101068 종로구 창신2동 11,230 11189 0.37

1101069 종로구 창신3동 8,425 8614 -2.24

1101070 종로구 숭인1동 6,425 7231 -12.54

1101071 종로구 숭인2동 7,631 7991 -4.72

1102052 구 소공동 689 1140 -65.46

1102054 구 회 동 5,063 6144 -21.35

1102055 구 명동 2,855 7024 -146.02

1102057 구 필동 4,407 6780 -53.85

1102058 구 장충동 5,857 5216 10.94

1102059 구 희동 5,096 4239 16.82

1102060 구 을지로동 1,052 3961 -276.52

1102061 구 신당1동 8,441 6238 26.10

1102062 구 신당2동 16,198 14594 9.90

1102063 구 신당3동 19,701 17575 10.79

1102064 구 신당4동 16,000 17037 -6.48

1102065 구 신당5동 10,634 7818 26.48

1102066 구 신당6동 10,968 10422 4.98

1102067 구 황학동 6,959 5253 24.52

1102068 구 림동 12,759 11792 7.58

1103051 용산구 후암동 17,072 17329 -1.51

1103052 용산구 용산2가동 12,526 12265 2.08

1103053 용산구 남 동 6,328 5763 8.93

1103054 용산구 청 1동 15,991 14929 6.64

1103055 용산구 청 2동 7,632 7802 -2.23

1103056 용산구 원효로1동 5,877 6101 -3.81

1103057 용산구 원효로2동 15,009 16470 -9.73

< 록  6-2> 울시 동 면 전수조사  본조사  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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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058 용산구 효창동 10,014 7544 24.67

1103059 용산구 용문동 12,669 11332 10.55

1103060 용산구 한강로1동 3,761 5897 -56.79

1103061 용산구 한강로2동 2,723 3620 -32.94

1103062 용산구 한강로3동 4,537 5368 -18.32

1103063 용산구 이 1동 24,356 23565 3.25

1103064 용산구 이 2동 9,153 7409 19.05

1103065 용산구 이태원1동 6,751 4886 27.63

1103066 용산구 이태원2동 9,659 10857 -12.40

1103067 용산구 한남1동 12,199 12827 -5.15

1103068 용산구 한남2동 7,577 7190 5.11

1103069 용산구 서빙고동 9,765 9863 -1.00

1103070 용산구 보 동 17,510 17742 -1.32

1104051 성동구 왕십리1동 12,799 13454 -5.12

1104052 성동구 왕십리2동 18,223 18275 -0.29

1104053 성동구 도선동 8,509 5116 39.88

1104054 성동구 마장동 23,564 24285 -3.06

1104055 성동구 사근동 13,275 13471 -1.48

1104056 성동구 행당1동 17,413 19143 -9.94

1104057 성동구 행당2동 26,945 25896 3.89

1104058 성동구 응 동 17,129 17655 -3.07

1104059 성동구 호1가동 17,816 18865 -5.89

1104060 성동구 호2가동 11,797 10162 13.86

1104061 성동구 호3가동 15,689 15191 3.17

1104062 성동구 호4가동 13,526 12265 9.32

1104063 성동구 옥수1동 10,791 9317 13.66

1104064 성동구 옥수2동 17,515 19214 -9.70

1104065 성동구 성수1가1동 19,597 21928 -11.89

1104066 성동구 성수1가2동 19,336 17710 8.41

1104067 성동구 성수2가1동 19,067 17883 6.21

1104068 성동구 성수2가3동 12,263 11644 5.05

1104069 성동구 송정동 12,841 10762 16.19

1104070 성동구 용답동 16,891 18727 -10.87

1105051 진구 노유1동 11,749 11639 0.94

1105052 진구 노유2동 12,153 12672 -4.27

1105053 진구 화양동 24,743 24821 -0.32

1105054 진구 군자동 21,723 19592 9.81

1105055 진구 곡1동 16,962 13883 18.15

1105056 진구 곡2동 21,928 22768 -3.83

1105057 진구 곡3동 20,098 19139 4.77

1105058 진구 곡4동 31,853 29701 6.76

1105059 진구 능동 10,690 8995 15.86

1105060 진구 구의1동 23,046 23813 -3.33

1105061 진구 구의2동 25,404 26819 -5.57

1105062 진구 구의3동 28,473 30981 -8.81

1105063 진구 장동 32,973 33794 -2.49

1105064 진구 자양1동 24,406 22125 9.35

1105065 진구 자양2동 28,714 27175 5.36

1105066 진구 자양3동 29,492 31868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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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051 동 문구 신설동 7,933 6252 21.19

1106052 동 문구 용두1동 11,369 12569 -10.56

1106053 동 문구 용두2동 9,904 9801 1.04

1106054 동 문구 제기1동 12,963 13340 -2.91

1106055 동 문구 제기2동 16,262 13569 16.56

1106056 동 문구 농1동 13,703 10737 21.64

1106057 동 문구 농2동 6,663 7152 -7.34

1106058 동 문구 농3동 21,016 21332 -1.50

1106059 동 문구 농4동 13,027 14201 -9.01

1106060 동 문구 답십리1동 11,091 12000 -8.20

1106061 동 문구 답십리2동 15,716 14137 10.05

1106062 동 문구 답십리3동 7,595 8018 -5.57

1106063 동 문구 답십리4동 15,059 11920 20.84

1106064 동 문구 답십리5동 9,629 12048 -25.12

1106065 동 문구 장안1동 17,736 17653 0.47

1106066 동 문구 장안2동 12,583 10950 12.98

1106067 동 문구 장안3동 16,581 15166 8.53

1106068 동 문구 장안4동 14,904 14315 3.95

1106069 동 문구 청량리1동 14,861 17100 -15.07

1106070 동 문구 청량리2동 9,885 10903 -10.30

1106071 동 문구 회기동 12,416 14138 -13.87

1106072 동 문구 휘경1동 17,417 15900 8.71

1106073 동 문구 휘경2동 24,703 22284 9.79

1106074 동 문구 이문1동 14,025 14917 -6.36

1106075 동 문구 이문2동 20,476 21080 -2.95

1106076 동 문구 이문3동 23,507 24845 -5.69

1107051 랑구 면목1동 21,591 24151 -11.86

1107052 랑구 면목2동 28,404 30507 -7.40

1107053 랑구 면목3동 17,202 18090 -5.16

1107054 랑구 면목4동 22,712 23093 -1.68

1107055 랑구 면목5동 14,444 13730 4.94

1107056 랑구 면목6동 15,215 13931 8.44

1107057 랑구 면목7동 25,722 27125 -5.45

1107058 랑구 면목8동 12,569 10376 17.45

1107059 랑구 상 1동 24,145 23240 3.75

1107060 랑구 상 2동 18,340 15969 12.93

1107061 랑구 화1동 21,772 20347 6.55

1107062 랑구 화2동 17,885 18259 -2.09

1107063 랑구 화3동 14,112 14544 -3.06

1107064 랑구 묵1동 33,905 33720 0.55

1107065 랑구 묵2동 20,493 19108 6.76

1107066 랑구 망우1동 19,916 18423 7.50

1107067 랑구 망우2동 9,389 6897 26.54

1107068 랑구 망우3동 19,593 18801 4.04

1107069 랑구 신내1동 28,089 29383 -4.61

1107070 랑구 신내2동 26,882 26874 0.03

1108051 성북구 성북1동 7,267 6568 9.62

1108052 성북구 성북2동 6,908 6542 5.30

1108053 성북구 동소문동 10,842 1207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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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054 성북구 삼선1동 10,597 10208 3.67

1108055 성북구 삼선2동 11,236 9181 18.29

1108056 성북구 동선1동 7,185 5755 19.90

1108057 성북구 동선2동 7,974 5723 28.23

1108058 성북구 돈암1동 17,577 19947 -13.48

1108059 성북구 돈암2동 16,032 13550 15.48

1108060 성북구 안암동 18,314 19129 -4.45

1108061 성북구 보문동 16,528 17746 -7.37

1108062 성북구 정능1동 19,049 21769 -14.28

1108063 성북구 정능2동 20,394 19724 3.29

1108064 성북구 정능3동 19,315 19472 -0.81

1108065 성북구 정능4동 22,505 22792 -1.28

1108066 성북구 길음1동 9,769 8614 11.82

1108067 성북구 길음2동 17,250 19012 -10.21

1108068 성북구 길음3동 17,585 19400 -10.32

1108069 성북구 종암1동 19,943 20443 -2.51

1108070 성북구 종암2동 17,645 17007 3.62

1108071 성북구 월곡1동 14,304 13336 6.77

1108072 성북구 월곡2동 7,433 7752 -4.29

1108073 성북구 월곡3동 233 1690 -625.32

1108074 성북구 월곡4동 9,702 9614 0.91

1108075 성북구 상월곡동 11,204 11846 -5.73

1108076 성북구 장 1동 26,267 24287 7.54

1108077 성북구 장 2동 22,706 21924 3.44

1108078 성북구 장 3동 15,841 14667 7.41

1108079 성북구 석 1동 26,968 25862 4.10

1108080 성북구 석 2동 11,681 8959 23.30

1109051 강북구 미아1동 14,954 13825 7.55

1109052 강북구 미아2동 13,994 10641 23.96

1109053 강북구 미아3동 23,618 23259 1.52

1109054 강북구 미아4동 18,200 16957 6.83

1109055 강북구 미아5동 15,021 11514 23.35

1109056 강북구 미아6.7동 31,821 35214 -10.66

1109058 강북구 미아8동 16,110 14395 10.65

1109059 강북구 미아9동 17,598 16644 5.42

1109060 강북구 번1동 20,227 18308 9.49

1109061 강북구 번2동 21,396 23464 -9.67

1109062 강북구 번3동 22,880 22581 1.31

1109063 강북구 수유1동 22,788 24628 -8.07

1109064 강북구 수유2동 22,994 26212 -13.99

1109065 강북구 수유3동 23,099 24083 -4.26

1109066 강북구 수유4동 20,782 20898 -0.56

1109067 강북구 수유5동 17,563 17928 -2.08

1109068 강북구 수유6동 15,377 13335 13.28

1110051 도 구 문1동 23,095 23524 -1.86

1110052 도 구 문2동 20,941 21247 -1.46

1110053 도 구 문3동 18,522 18325 1.06

1110054 도 구 문4동 22,070 22118 -0.22

1110055 도 구 방학1동 32,373 31515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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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056 도 구 방학2동 24,203 22942 5.21

1110057 도 구 방학3동 19,882 16955 14.72

1110058 도 구 방학4동 12,993 15146 -16.57

1110059 도 구 창1동 29,794 28573 4.10

1110060 도 구 창2동 30,136 29545 1.96

1110061 도 구 창3동 16,617 17411 -4.78

1110062 도 구 창4동 31,400 29228 6.92

1110063 도 구 창5동 27,882 30788 -10.42

1110064 도 구 도 1동 25,337 25080 1.01

1110065 도 구 도 2동 32,753 30243 7.66

1111051 노원구 월계1동 17,015 18328 -7.72

1111052 노원구 월계2동 24,880 25671 -3.18

1111053 노원구 월계3동 27,630 26869 2.75

1111054 노원구 월계4동 20,292 15844 21.92

1111055 노원구 공릉1동 18,455 19509 -5.71

1111056 노원구 공릉2동 47,856 40611 15.14

1111057 노원구 공릉3동 21,963 25028 -13.96

1111058 노원구 하계1동 31,086 31375 -0.93

1111059 노원구 하계2동 26,515 27724 -4.56

1111060 노원구 계본동 28,921 27676 4.30

1111061 노원구 계1동 30,542 32678 -6.99

1111062 노원구 계2동 17,819 17917 -0.55

1111063 노원구 계3동 25,024 25374 -1.40

1111064 노원구 계4동 23,087 24207 -4.85

1111065 노원구 상계1동 41,501 38192 7.97

1111066 노원구 상계2동 22,306 20654 7.41

1111067 노원구 상계3동 25,314 25722 -1.61

1111068 노원구 상계4동 14,901 13610 8.66

1111069 노원구 상계5동 24,704 27791 -12.50

1111070 노원구 상계6동 21,515 19997 7.06

1111071 노원구 상계7동 16,646 15165 8.90

1111072 노원구 상계8동 28,509 29945 -5.04

1111073 노원구 상계9동 25,608 24870 2.88

1111074 노원구 상계10동 21,149 20206 4.46

1112051 은평구 녹번동 34,216 35535 -3.85

1112052 은평구 불 1동 28,348 32089 -13.20

1112053 은평구 불 2동 19,417 19128 1.49

1112054 은평구 불 3동 21,773 20450 6.08

1112055 은평구 갈 1동 25,034 25178 -0.58

1112056 은평구 갈 2동 25,874 24285 6.14

1112057 은평구 구산동 30,482 25867 15.14

1112058 은평구 조동 29,580 29160 1.42

1112059 은평구 응암1동 29,700 31070 -4.61

1112060 은평구 응암2동 18,406 16821 8.61

1112061 은평구 응암3동 19,384 19830 -2.30

1112062 은평구 응암4동 17,024 18677 -9.71

1112063 은평구 역 1동 23,275 23041 1.01

1112064 은평구 역 2동 19,742 17861 9.53

1112065 은평구 신사1동 26,086 24157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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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066 은평구 신사2동 23,175 21440 7.49

1112067 은평구 증산동 20,201 19911 1.44

1112068 은평구 수색동 20,474 20694 -1.07

1112069 은평구 진 내동 5,994 8826 -47.25

1112070 은평구 진 외동 8,365 6761 19.18

1113051 서 문구 충정로동 8,085 7243 10.41

1113052 서 문구 천연동 18,498 18834 -1.82

1113054 서 문구 북아 1동 9,806 10677 -8.88

1113055 서 문구 북아 2동 9,634 10391 -7.86

1113056 서 문구 북아 3동 14,573 14524 0.34

1113057 서 문구 신동 8,021 7848 2.16

1113058 서 문구 창천동 12,113 11422 5.70

1113059 서 문구 연희1동 13,903 12615 9.26

1113060 서 문구 연희2동 10,370 10841 -4.54

1113061 서 문구 연희3동 18,009 20114 -11.69

1113062 서 문구 홍제1동 15,187 16344 -7.62

1113063 서 문구 홍제2동 12,524 10095 19.39

1113064 서 문구 홍제3동 20,461 18539 9.39

1113065 서 문구 홍제4동 15,983 15711 1.70

1113066 서 문구 홍은1동 10,180 11889 -16.79

1113067 서 문구 홍은2동 18,459 14822 19.70

1113068 서 문구 홍은3동 27,828 28625 -2.86

1113069 서 문구 남가좌1동 15,307 16828 -9.94

1113070 서 문구 남가좌2동 31,360 31305 0.18

1113071 서 문구 북가좌1동 18,308 18652 -1.88

1113072 서 문구 북가좌2동 31,718 29067 8.36

1114051 마포구 아 1동 13,104 15135 -15.50

1114052 마포구 아 2동 8,657 7179 17.07

1114053 마포구 아 3동 7,887 7365 6.62

1114054 마포구 공덕1동 12,629 12961 -2.63

1114055 마포구 공덕2동 11,023 12013 -8.98

1114056 마포구 신공덕동 10,293 7555 26.60

1114057 마포구 도화1동 9,486 9047 4.63

1114058 마포구 도화2동 12,679 12775 -0.76

1114059 마포구 용강동 10,714 11456 -6.93

1114060 마포구 흥동 14,314 13945 2.58

1114061 마포구 염리동 20,747 21538 -3.81

1114062 마포구 노고산동 9,731 7618 21.71

1114063 마포구 신수동 19,031 16773 11.86

1114064 마포구 창 동 11,351 11248 0.91

1114065 마포구 상수동 12,635 15016 -18.84

1114066 마포구 서교동 18,016 16381 9.08

1114067 마포구 동교동 12,102 12703 -4.97

1114068 마포구 합정동 20,882 22720 -8.80

1114069 마포구 망원1동 23,744 22818 3.90

1114070 마포구 망원2동 20,356 21176 -4.03

1114071 마포구 연남동 19,118 19258 -0.73

1114072 마포구 성산1동 19,278 21366 -10.83

1114073 마포구 성산2동 38,349 36045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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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074 마포구 상암동 14,664 12626 13.90

1115051 양천구 목1동 26,741 24881 6.96

1115052 양천구 목2동 28,746 27349 4.86

1115053 양천구 목3동 21,716 19475 10.32

1115054 양천구 목4동 26,615 27843 -4.61

1115055 양천구 목5동 21,979 23845 -8.49

1115056 양천구 목6동 22,769 23989 -5.36

1115057 양천구 신월1동 24,734 24610 0.50

1115058 양천구 신월2동 21,994 19283 12.33

1115059 양천구 신월3동 17,868 15820 11.46

1115060 양천구 신월4동 16,279 12735 21.77

1115061 양천구 신월5동 14,858 15953 -7.37

1115062 양천구 신월6동 14,834 16052 -8.21

1115063 양천구 신월7동 26,438 30017 -13.54

1115064 양천구 신정1동 23,664 22887 3.28

1115065 양천구 신정2동 22,288 24172 -8.45

1115066 양천구 신정3동 46,538 39250 15.66

1115067 양천구 신정4동 17,338 17853 -2.97

1115068 양천구 신정5동 18,437 19610 -6.36

1115069 양천구 신정6동 26,304 27020 -2.72

1115070 양천구 신정7동 32,611 33458 -2.60

1116051 강서구 염창동 37,334 36347 2.64

1116052 강서구 등 1동 19,763 18152 8.15

1116053 강서구 등 2동 22,210 18430 17.02

1116054 강서구 등 3동 38,544 35756 7.23

1116055 강서구 화곡본동 34,252 32145 6.15

1116056 강서구 화곡1동 22,739 20756 8.72

1116057 강서구 화곡2동 20,279 22060 -8.78

1116058 강서구 화곡3동 24,342 24917 -2.36

1116059 강서구 화곡4동 22,471 23183 -3.17

1116060 강서구 화곡5동 16,460 17747 -7.82

1116061 강서구 화곡6동 23,301 22632 2.87

1116062 강서구 화곡7동 28,407 30232 -6.42

1116063 강서구 화곡8동 26,939 26136 2.98

1116064 강서구 가양1동 20,140 21306 -5.79

1116065 강서구 가양2동 19,771 21013 -6.28

1116066 강서구 가양3동 20,547 18824 8.39

1116067 강서구 발산1동 13,973 12981 7.10

1116068 강서구 발산2동 17,062 17958 -5.25

1116069 강서구 공항동 22,152 20846 5.90

1116070 강서구 방화1동 31,870 32383 -1.61

1116071 강서구 방화2동 26,189 25290 3.43

1116072 강서구 방화3동 28,956 31100 -7.40

1117051 구로구 신도림동 33,497 34363 -2.59

1117052 구로구 구로1동 21,853 18689 14.48

1117053 구로구 구로2동 16,552 13953 15.70

1117054 구로구 구로3동 21,955 21459 2.26

1117055 구로구 구로4동 14,305 12918 9.70

1117056 구로구 구로5동 29,938 31327 -4.64



338

ID 시군구 동읍면 수조사 표본조사 오차율

1117057 구로구 구로6동 13,048 14443 -10.69

1117058 구로구 구로본동 18,924 17943 5.18

1117059 구로구 가리 1동 10,164 10366 -1.99

1117060 구로구 가리 2동 4,634 5394 -16.40

1117061 구로구 고척1동 25,809 26474 -2.58

1117062 구로구 고척2동 27,772 26229 5.56

1117063 구로구 개 1동 17,442 18356 -5.24

1117064 구로구 개 2동 34,057 34185 -0.38

1117065 구로구 개 3동 22,045 21179 3.93

1117066 구로구 개 본동 20,546 20740 -0.94

1117067 구로구 오류1동 18,934 18090 4.46

1117068 구로구 오류2동 28,603 27471 3.96

1117069 구로구 수궁동 22,015 22893 -3.99

1118051 천구 가산동 18,569 18553 0.09

1118052 천구 독산1동 30,584 30809 -0.74

1118053 천구 독산2동 24,213 23186 4.24

1118054 천구 독산3동 15,676 16869 -7.61

1118055 천구 독산4동 19,945 20947 -5.02

1118056 천구 독산본동 14,538 14631 -0.64

1118057 천구 시흥1동 16,414 17970 -9.48

1118058 천구 시흥2동 26,247 26888 -2.44

1118059 천구 시흥3동 13,673 11171 18.30

1118060 천구 시흥4동 26,551 25366 4.46

1118061 천구 시흥5동 22,613 21572 4.60

1118062 천구 시흥본동 20,352 17844 12.32

1119051 등포구 등포1동 16,037 16702 -4.15

1119052 등포구 등포2동 4,600 6287 -36.67

1119053 등포구 등포3동 11,297 11677 -3.36

1119054 등포구 여의도동 27,261 27280 -0.07

1119055 등포구 당산1동 20,017 18797 6.09

1119056 등포구 당산2동 31,684 31868 -0.58

1119057 등포구 도림1동 7,926 9308 -17.44

1119058 등포구 도림2동 12,418 14161 -14.04

1119059 등포구 문래1동 14,660 14431 1.56

1119060 등포구 문래2동 14,058 15433 -9.78

1119061 등포구 양평1동 14,506 14157 2.41

1119062 등포구 양평2동 20,741 20280 2.22

1119063 등포구 신길1동 21,997 20546 6.60

1119064 등포구 신길2동 10,695 8978 16.05

1119065 등포구 신길3동 20,176 20137 0.19

1119066 등포구 신길4동 13,632 15290 -12.16

1119067 등포구 신길5동 17,276 16149 6.52

1119068 등포구 신길6동 24,894 22008 11.59

1119069 등포구 신길7동 20,113 18846 6.30

1119070 등포구 림1동 18,110 18239 -0.71

1119071 등포구 림2동 20,427 16045 21.45

1119072 등포구 림3동 29,982 30838 -2.86

1120051 동작구 노량진1동 29,853 31719 -6.25

1120052 동작구 노량진2동 18,323 17946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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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053 동작구 상도1동 18,378 18078 1.63

1120054 동작구 상도2동 21,358 20642 3.35

1120055 동작구 상도3동 22,666 23660 -4.39

1120056 동작구 상도4동 30,461 25641 15.82

1120057 동작구 상도5동 18,370 16739 8.88

1120058 동작구 본동 14,259 12348 13.40

1120059 동작구 흑석1동 16,484 17877 -8.45

1120060 동작구 흑석2동 12,325 10682 13.33

1120061 동작구 흑석3동 9,756 9423 3.41

1120062 동작구 동작동 18,514 18251 1.42

1120063 동작구 사당1동 23,805 24436 -2.65

1120064 동작구 사당2동 12,488 12664 -1.41

1120065 동작구 사당3동 28,838 28626 0.74

1120066 동작구 사당4동 13,528 16239 -20.04

1120067 동작구 사당5동 15,724 15723 0.01

1120068 동작구 방동 37,004 38049 -2.82

1120069 동작구 신 방1동 24,323 23420 3.71

1120070 동작구 신 방2동 21,187 20241 4.47

1121051 악구 천본동 16,841 19907 -18.21

1121052 악구 천1동 26,737 28154 -5.30

1121053 악구 천2동 14,242 14671 -3.01

1121054 악구 천3동 17,470 14995 14.17

1121055 악구 천4동 16,973 15160 10.68

1121056 악구 천5동 21,265 21637 -1.75

1121057 악구 천6동 29,997 29102 2.98

1121058 악구 천7동 19,274 18183 5.66

1121059 악구 천8동 16,098 13569 15.71

1121060 악구 천9동 19,993 20449 -2.28

1121061 악구 천10동 13,551 15970 -17.85

1121062 악구 천11동 28,358 26802 5.49

1121063 악구 남 동 17,645 17307 1.92

1121064 악구 신림본동 24,177 24103 0.31

1121065 악구 신림1동 21,201 20971 1.08

1121066 악구 신림2동 26,841 24388 9.14

1121067 악구 신림3동 17,537 16816 4.11

1121068 악구 신림4동 26,359 26249 0.42

1121069 악구 신림5동 16,956 17145 -1.11

1121070 악구 신림6동 10,012 10756 -7.43

1121071 악구 신림7동 6,426 8015 -24.73

1121072 악구 신림8동 19,307 20548 -6.43

1121073 악구 신림9동 28,505 23343 18.11

1121074 악구 신림10동 21,125 22203 -5.10

1121075 악구 신림11동 15,168 15487 -2.10

1121076 악구 신림12동 20,274 20733 -2.26

1121077 악구 신림13동 15,358 14384 6.34

1122051 서 구 서 1동 17,579 18248 -3.81

1122052 서 구 서 2동 20,018 19097 4.60

1122053 서 구 서 3동 24,155 21104 12.63

1122054 서 구 서 4동 25,271 25605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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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055 서 구 잠원동 33,980 37276 -9.70

1122056 서 구 반포본동 12,269 13164 -7.29

1122057 서 구 반포1동 22,009 19878 9.68

1122058 서 구 반포2동 13,837 12754 7.83

1122059 서 구 반포3동 22,469 23419 -4.23

1122060 서 구 반포4동 18,341 17296 5.70

1122061 서 구 방배본동 16,112 15642 2.92

1122062 서 구 방배1동 16,179 14940 7.66

1122063 서 구 방배2동 29,344 27280 7.03

1122064 서 구 방배3동 23,456 21968 6.34

1122065 서 구 방배4동 22,392 22182 0.94

1122066 서 구 양재1동 25,539 26849 -5.13

1122067 서 구 양재2동 21,730 20794 4.31

1122068 서 구 내곡동 6,170 8155 -32.17

1123051 강남구 신사동 19,634 20621 -5.03

1123052 강남구 논 1동 25,812 26681 -3.37

1123053 강남구 논 2동 22,859 24245 -6.06

1123054 강남구 압구정1동 15,959 14731 7.69

1123055 강남구 압구정2동 11,173 10543 5.64

1123056 강남구 청담1동 18,651 15394 17.46

1123057 강남구 청담2동 11,417 13671 -19.74

1123058 강남구 삼성1동 13,061 11332 13.24

1123059 강남구 삼성2동 20,619 20397 1.08

1123060 강남구 치1동 21,336 20790 2.56

1123061 강남구 치2동 24,976 22290 10.75

1123062 강남구 치3동 16,545 15682 5.22

1123063 강남구 치4동 21,363 21748 -1.80

1123064 강남구 역삼1동 33,484 29179 12.86

1123065 강남구 역삼2동 20,088 21840 -8.72

1123066 강남구 도곡1동 19,745 15528 21.36

1123067 강남구 도곡2동 23,026 21435 6.91

1123068 강남구 개포1동 23,529 25845 -9.84

1123069 강남구 개포2동 19,554 20272 -3.67

1123070 강남구 개포3동 16,841 16754 0.52

1123071 강남구 개포4동 22,639 23678 -4.59

1123072 강남구 일원본동 22,748 22713 0.15

1123073 강남구 일원1동 19,062 16089 15.60

1123074 강남구 일원2동 19,554 20821 -6.48

1123075 강남구 수서동 18,962 20744 -9.40

1123076 강남구 세곡동 5,471 7862 -43.70

1124051 송 구 풍납1동 21,099 21982 -4.19

1124052 송 구 풍납2동 29,687 28908 2.62

1124053 송 구 거여1동 16,343 18184 -11.26

1124054 송 구 거여2동 29,680 30266 -1.97

1124055 송 구 마천1동 18,676 18477 1.07

1124056 송 구 마천2동 23,621 26305 -11.36

1124057 송 구 방이1동 16,545 17925 -8.34

1124058 송 구 방이2동 24,588 26567 -8.05

1124059 송 구 오륜동 20,493 1818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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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060 송 구 오 동 37,219 37181 0.10

1124061 송 구 송 1동 26,592 26870 -1.05

1124062 송 구 송 2동 22,324 22920 -2.67

1124063 송 구 석 동 35,370 31000 12.36

1124064 송 구 삼 동 35,751 33106 7.40

1124065 송 구 가락본동 27,052 28057 -3.72

1124066 송 구 가락1동 19,780 19319 2.33

1124067 송 구 가락2동 32,334 31442 2.76

1124068 송 구 문정1동 22,583 20559 8.96

1124069 송 구 문정2동 16,606 16686 -0.48

1124070 송 구 장지동 19,182 20104 -4.81

1124071 송 구 잠실본동 31,044 32373 -4.28

1124072 송 구 잠실1동 152 35 76.97

1124073 송 구 잠실2동 15 0 100.00

1124074 송 구 잠실3동 2,985 5125 -71.69

1124075 송 구 잠실4동 8,830 6631 24.90

1124076 송 구 잠실5동 13,708 13504 1.49

1124077 송 구 잠실6동 14,539 8789 39.55

1124078 송 구 잠실7동 10,564 8370 20.77

1125051 강동구 강일동 1,221 1849 -51.43

1125052 강동구 상일동 29,604 30846 -4.20

1125053 강동구 명일1동 28,762 31009 -7.81

1125054 강동구 명일2동 18,517 20109 -8.60

1125055 강동구 고덕1동 21,550 20352 5.56

1125056 강동구 고덕2동 20,046 18669 6.87

1125057 강동구 암사1동 23,463 21805 7.07

1125058 강동구 암사2동 16,221 15811 2.53

1125059 강동구 암사3동 8,111 8953 -10.38

1125060 강동구 암사4동 10,334 10385 -0.49

1125061 강동구 천호1동 32,445 31378 3.29

1125062 강동구 천호2동 14,643 14465 1.22

1125063 강동구 천호3동 27,795 26146 5.93

1125064 강동구 천호4동 21,177 20647 2.50

1125065 강동구 성내1동 20,926 20250 3.23

1125066 강동구 성내2동 27,598 28506 -3.29

1125067 강동구 성내3동 23,970 22589 5.76

1125068 강동구 길1동 23,595 23444 0.64

1125069 강동구 길2동 26,531 22605 14.80

1125070 강동구 둔 1동 20,616 17961 12.88

1125071 강동구 둔 2동 27,133 29588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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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6-3> 10% 본과 20% 본  상 차

국 n total age09 age19 age29 age39 age49 age59 age69 age70

모 407702 51121381 3869939 6728677 6830857 8384229 9031626 7752032 4359410 4164611 

10%

추 값

38371

54167138 4087188 7108174 7263260 8879692 9576890 8235971 4617506 4398455 

차 -0.060 -0.056 -0.056 -0.063 -0.059 -0.060 -0.062 -0.059 -0.056 

rse(%) 0.74 1.05 0.79 1.05 0.81 0.75 0.70 0.84 1.08 

20%

추 값

76743

54173716 4125837 7159927 7199197 8885596 9588549 8203378 4607692 4403541 

차 -0.060 -0.066 -0.064 -0.054 -0.060 -0.062 -0.058 -0.057 -0.057 

rse(%) 0.54 0.91 0.67 0.50 0.61 0.55 0.49 0.58 0.79 

울 n total age09 age19 age29 age39 age49 age59 age69 age70

모 104356 10808891 722594 1240184 1573618 1982912 1863204 1693430 978827 754122 

10%

추 값

9686 

11537221 766875 1316657 1650098 2143134 1999377 1808572 1047234 805274 

차 -0.067 -0.061 -0.062 -0.049 -0.081 -0.073 -0.068 -0.070 -0.068 

rse(%) 0.51 1.24 1.06 0.65 0.66 0.58 0.56 0.62 0.69 

20%

추 값

19372 

11567247 784200 1333254 1653853 2116495 1995289 1823321 1050741 810095 

차 -0.070 -0.085 -0.075 -0.051 -0.067 -0.071 -0.077 -0.073 -0.074 

rse(%) 0.50 2.46 1.70 0.46 0.46 0.42 0.42 0.46 0.51 

중구 n total age09 age19 age29 age39 age49 age59 age69 age70

모 1768 142109 7858 12749 18756 25337 24649 23789 15073 13898 

10%

추 값

150 

165850 9571 16006 22795 30551 27970 27050 17315 14592 

차 -0.167 -0.218 -0.255 -0.215 -0.206 -0.135 -0.137 -0.149 -0.050 

rse(%) 4.39 7.92 6.38 8.32 6.36 4.60 4.41 4.50 4.54 

20%

추 값

300 

165774 9270 14745 22118 29714 28418 27445 18045 16018 

차 -0.167 -0.180 -0.157 -0.179 -0.173 -0.153 -0.154 -0.197 -0.153 

rse(%) 3.11 6.00 4.71 4.09 4.30 3.37 3.24 3.45 3.46 

용산구 n total age09 age19 age29 age39 age49 age59 age69 age70

모 2797 274293 16033 24688 34180 51415 48828 44023 27852 27274 

10%

추 값

249 

305536 18647 28296 37844 57704 54199 48594 30475 29779 

차 -0.114 -0.163 -0.146 -0.107 -0.122 -0.110 -0.104 -0.094 -0.092 

rse(%) 2.93 6.30 5.12 3.69 3.60 3.61 3.08 3.37 3.85 

20%

추 값

497 

306308 18482 28195 39029 56548 54342 48776 30981 29957 

차 -0.117 -0.153 -0.142 -0.142 -0.100 -0.113 -0.108 -0.112 -0.098 

rse(%) 2.11 4.36 3.73 2.82 2.70 2.50 2.44 2.29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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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n total age09 age19 age29 age39 age49 age59 age69 age70

모 3947 323659 22554 33533 45193 61883 57374 49578 29551 23993 

10%

추 값

344 

368735 27090 37726 49223 72515 64873 55292 34318 27698 

차 -0.139 -0.201 -0.125 -0.089 -0.172 -0.131 -0.115 -0.161 -0.154 

rse(%) 2.91 6.02 4.08 3.34 4.01 3.37 3.34 3.31 3.44 

20%

추 값

688 

368557 24892 38254 52372 69136 65653 56904 33951 27394 

차 -0.139 -0.104 -0.141 -0.159 -0.117 -0.144 -0.148 -0.149 -0.142 

rse(%) 2.05 3.90 2.93 2.58 2.66 2.37 2.50 2.46 2.61 

진구 n total age09 age19 age29 age39 age49 age59 age69 age70

모 3256 390820 24367 44761 61969 75069 68407 60332 32113 23802 

10%

추 값

311 

408665 25273 45825 65706 80416 68585 62335 34874 25650 

차 -0.046 -0.037 -0.024 -0.060 -0.071 -0.003 -0.033 -0.086 -0.078 

rse(%) 2.27 4.19 3.80 3.01 2.97 2.78 2.76 3.13 3.26 

20%

추 값

623 

407815 25771 46237 64822 79947 71198 62099 32769 24971 

차 -0.043 -0.058 -0.033 -0.046 -0.065 -0.041 -0.029 -0.020 -0.049 

rse(%) 1.61 2.96 2.76 1.98 1.98 2.06 1.95 2.14 2.11 

동 구 n total age09 age19 age29 age39 age49 age59 age69 age70

모 2754 382574 23630 38871 55636 68174 64060 61356 39164 31683 

10%

추 값

255 

412312 25672 42379 56657 73300 70297 66820 43394 33793 

차 -0.078 -0.086 -0.090 -0.018 -0.075 -0.097 -0.089 -0.108 -0.067 

rse(%) 2.73 6.61 4.08 3.16 3.52 3.21 3.03 3.24 3.16 

20%

추 값

509 

412629 25284 41921 59408 73330 69629 66291 42462 34303 

차 -0.079 -0.070 -0.078 -0.068 -0.076 -0.087 -0.080 -0.084 -0.083 

rse(%) 1.91 4.15 2.89 2.49 2.36 2.14 2.23 2.16 2.53 

중랑구 n total age09 age19 age29 age39 age49 age59 age69 age70

모 4118 442602 27902 50192 64215 77067 78074 73571 41327 30254 

10%

추 값

398 

457295 27812 52354 65371 79132 81408 76193 44263 30761 

차 -0.033 0.003 -0.043 -0.018 -0.027 -0.043 -0.036 -0.071 -0.017 

rse(%) 2.05 3.82 3.18 2.69 2.58 2.35 2.59 2.66 2.76 

20%

추 값

797 

456400 28387 50243 65697 80572 79642 75969 43355 32536 

차 -0.031 -0.017 -0.001 -0.023 -0.045 -0.020 -0.033 -0.049 -0.075 

rse(%) 1.44 2.93 2.22 1.72 2.02 1.74 1.56 1.81 3.97 



344

북구 n total age09 age19 age29 age39 age49 age59 age69 age70

모 4060 501443 35832 53366 70201 90638 86523 77107 48008 39768 

10%

추 값

372 

545797 40622 59547 74564 100540 92703 82913 52082 42826 

차 -0.088 -0.134 -0.116 -0.062 -0.109 -0.071 -0.075 -0.085 -0.077 

rse(%) 2.39 4.69 3.56 3.05 3.09 2.75 2.91 2.81 2.86 

20%

추 값

744 

545939 37189 58068 77849 98188 93222 85789 52698 42936 

차 -0.089 -0.038 -0.088 -0.109 -0.083 -0.077 -0.113 -0.098 -0.080 

rse(%) 1.69 3.57 2.37 2.30 2.33 2.05 2.06 2.01 2.05 

강북구 n total age09 age19 age29 age39 age49 age59 age69 age70

모 3393 356135 21610 38203 47065 62263 60655 57061 39236 30042 

10%

추 값

326 

369556 23272 39811 49802 64342 62781 59711 39987 29850 

차 -0.038 -0.077 -0.042 -0.058 -0.033 -0.035 -0.046 -0.019 0.006 

rse(%) 2.29 5.08 3.50 3.09 3.03 2.92 2.69 2.71 2.87 

20%

추 값

652 

369525 22060 39660 48767 65352 63104 59737 40190 30657 

차 -0.038 -0.021 -0.038 -0.036 -0.050 -0.040 -0.047 -0.024 -0.020 

rse(%) 1.63 3.32 2.65 2.06 2.04 2.15 1.98 2.04 2.09 

도 구 n total age09 age19 age29 age39 age49 age59 age69 age70

모 3043 383396 25384 48100 54746 60874 67320 64382 34299 28291 

10%

추 값

290 

400029 26978 47418 57775 65257 69401 67534 36107 29559 

차 -0.043 -0.063 0.014 -0.055 -0.072 -0.031 -0.049 -0.053 -0.045 

rse(%) 2.13 4.16 3.54 2.79 3.46 2.68 2.47 3.10 2.89 

20%

추 값

581 

399686 25816 50013 56969 63149 71906 66998 35406 29430 

차 -0.042 -0.017 -0.040 -0.041 -0.037 -0.068 -0.041 -0.032 -0.040 

rse(%) 1.53 2.86 2.27 2.09 2.20 1.84 1.89 2.08 2.02 

노원구 n total age09 age19 age29 age39 age49 age59 age69 age70

모 6220 628697 44995 89286 86455 101759 116782 97666 48683 43071 

10%

추 값

595 

655881 45652 94335 91199 105364 123072 103315 50021 42923 

차 -0.043 -0.015 -0.057 -0.055 -0.035 -0.054 -0.058 -0.027 0.003 

rse(%) 1.53 2.93 2.82 2.25 2.21 2.20 2.09 2.58 2.45 

20%

추 값

1191 

655210 47018 93848 89942 105677 122024 101196 50052 45451 

차 -0.042 -0.045 -0.051 -0.040 -0.039 -0.045 -0.036 -0.028 -0.055 

rse(%) 1.08 2.15 2.01 1.69 1.63 1.58 1.54 1.76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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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구 n total age09 age19 age29 age39 age49 age59 age69 age70

모 4257 495660 33360 56988 64472 88007 86058 78071 48966 39738 

10%

추 값

389 

538067 37547 63680 68933 95799 94803 82010 52627 42668 

차 -0.086 -0.126 -0.117 -0.069 -0.089 -0.102 -0.050 -0.075 -0.074 

rse(%) 2.55 4.19 3.73 2.87 3.20 2.88 2.55 2.72 2.80 

20%

추 값

777 

540568 38401 64129 69438 96645 92668 83820 52963 42504 

차 -0.091 -0.151 -0.125 -0.077 -0.098 -0.077 -0.074 -0.082 -0.070 

rse(%) 1.93 4.08 5.58 2.10 2.21 2.02 1.88 1.83 1.89 

구 n total age09 age19 age29 age39 age49 age59 age69 age70

모 4563 377910 25859 43581 64350 63850 61235 53467 34208 31360 

10%

추 값

390 

406985 26173 44717 58383 70738 72879 60548 38294 35252 

차 -0.077 -0.012 -0.026 0.093 -0.108 -0.190 -0.132 -0.119 -0.124 

rse(%) 2.53 4.62 3.75 4.12 3.22 2.95 2.89 3.09 2.90 

20%

추 값

779 

407296 25006 44248 56871 73184 71157 61422 38917 36492 

차 -0.078 0.033 -0.015 0.116 -0.146 -0.162 -0.149 -0.138 -0.164 

rse(%) 1.79 3.40 2.59 2.67 2.41 2.08 1.97 2.21 2.04 

마포구 n total age09 age19 age29 age39 age49 age59 age69 age70

모수 3354 446851 34439 50996 75423 89307 70400 58038 36624 31624 

10%

추정값

312 

437353 29960 45172 58684 90182 76261 61942 40130 35024 

오차 0.021 0.130 0.114 0.222 -0.010 -0.083 -0.067 -0.096 -0.107 

rse(%) 2.44 5.18 4.03 3.01 3.04 3.11 3.12 3.04 3.16 

20%

추정값

625 

436970 31286 44230 59744 92157 75741 61955 39019 32837 

오차 0.022 0.092 0.133 0.208 -0.032 -0.076 -0.067 -0.065 -0.038 

rse(%) 1.75 3.42 2.79 2.18 2.26 2.18 2.06 2.25 2.27 

양천구 n total age09 age19 age29 age39 age49 age59 age69 age70

모 4563 517605 34306 77910 73004 79567 100682 83871 39159 29106 

10%

추 값

439 

537000 35028 80388 75555 82363 103452 88173 41368 30673 

차 -0.037 -0.021 -0.032 -0.035 -0.035 -0.028 -0.051 -0.056 -0.054 

rse(%) 1.74 3.61 2.89 2.40 2.80 2.23 2.21 2.86 2.81 

20%

추 값

878 

537202 35345 81438 76095 82331 105178 86437 40620 29758 

차 -0.038 -0.030 -0.045 -0.042 -0.035 -0.045 -0.031 -0.037 -0.022 

rse(%) 1.24 2.53 2.04 1.75 2.00 1.62 1.64 1.90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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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구 n total age09 age19 age29 age39 age49 age59 age69 age70

모 5058 591672 43872 68041 84550 112512 99111 95271 50504 37811 

10%

추 값

466 

640586 48702 71767 92357 124399 106793 101659 53532 41376 

차 -0.083 -0.110 -0.055 -0.092 -0.106 -0.078 -0.067 -0.060 -0.094 

rse(%) 2.04 3.65 3.07 2.76 2.81 2.51 2.64 2.74 3.66 

20%

추 값

931 

640742 47157 74121 91365 123087 106473 103214 54666 40660 

차 -0.083 -0.075 -0.089 -0.081 -0.094 -0.074 -0.083 -0.082 -0.075 

rse(%) 1.43 2.49 2.23 1.79 1.98 1.73 1.75 1.86 2.47 

구 구 n total age09 age19 age29 age39 age49 age59 age69 age70

모 5214 433815 33255 45751 59200 87183 71586 68463 41193 27184 

10%

추 값

488 

461450 36637 50046 61884 92516 76981 72312 41851 29222 

차 -0.064 -0.102 -0.094 -0.045 -0.061 -0.075 -0.056 -0.016 -0.075 

rse(%) 2.10 4.11 3.17 3.04 2.90 2.49 2.72 2.61 2.93 

20%

추 값

975 

462137 35894 48862 62322 94905 77189 70991 43086 28888 

차 -0.065 -0.079 -0.068 -0.053 -0.089 -0.078 -0.037 -0.046 -0.063 

rse(%) 1.50 2.82 2.36 2.56 2.35 1.75 1.84 1.99 2.05 

천구 n total age09 age19 age29 age39 age49 age59 age69 age70

모 3024 250751 15687 27908 35534 44477 45208 41248 23917 16772 

10%

추 값

287 

262709 16300 30746 37868 45434 48458 43390 23865 16648 

차 -0.048 -0.039 -0.102 -0.066 -0.022 -0.072 -0.052 0.002 0.007 

rse(%) 2.88 5.40 4.14 4.51 4.37 3.19 3.01 3.49 3.67 

20%

추 값

573 

263352 16044 29818 38246 47228 48041 42447 24466 17062 

차 -0.050 -0.023 -0.068 -0.076 -0.062 -0.063 -0.029 -0.023 -0.017 

rse(%) 2.07 3.85 2.98 3.95 3.22 2.16 2.26 2.28 2.55 

등포구 n total age09 age19 age29 age39 age49 age59 age69 age70

모 5019 428571 30374 42786 56433 84101 73663 67503 41408 32303 

10%

추 값

476 

449833 31369 45804 59131 86198 77520 70066 43980 35766 

차 -0.050 -0.033 -0.071 -0.048 -0.025 -0.052 -0.038 -0.062 -0.107 

rse(%) 2.15 4.18 3.94 2.95 2.92 2.90 2.64 2.63 2.90 

20%

추 값

951 

450084 31898 44543 59083 88891 78082 71052 43144 33391 

차 -0.050 -0.050 -0.041 -0.047 -0.057 -0.060 -0.053 -0.042 -0.034 

rse(%) 1.53 3.21 2.68 2.17 2.04 2.03 1.99 1.96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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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n total age09 age19 age29 age39 age49 age59 age69 age70

모 3756 419650 27943 42260 62510 83315 67412 63224 41150 31836 

10%

추 값

344 

456616 31904 46852 65785 91028 73537 68623 44428 34459 

차 -0.088 -0.142 -0.109 -0.052 -0.093 -0.091 -0.085 -0.080 -0.082 

rse(%) 2.22 4.18 3.60 3.34 2.87 2.87 2.87 2.91 2.90 

20%

추 값

689 

456177 30566 45519 68295 91131 73899 67832 44870 34066 

차 -0.087 -0.094 -0.077 -0.093 -0.094 -0.096 -0.073 -0.090 -0.070 

rse(%) 1.59 3.17 2.72 2.13 2.05 2.10 1.99 2.01 2.21 

약구 n total age09 age19 age29 age39 age49 age59 age69 age70

모 5528 552481 34168 49609 92314 123542 85489 78455 53032 35872 

10%

추 값

514 

592873 37405 52559 99794 135242 90911 84049 55409 37502 

차 -0.073 -0.095 -0.059 -0.081 -0.095 -0.063 -0.071 -0.045 -0.045 

rse(%) 1.91 3.48 3.20 3.34 2.68 2.22 2.41 2.50 2.72 

20%

추 값

1028 

592491 36642 53726 97337 133043 91976 84049 57791 37927 

차 -0.072 -0.072 -0.083 -0.054 -0.077 -0.076 -0.071 -0.090 -0.057 

rse(%) 1.34 2.58 2.08 2.35 1.90 1.67 1.72 1.73 2.10 

구 n total age09 age19 age29 age39 age49 age59 age69 age70

모 3849 462081 30274 55513 66714 86120 81417 71872 41998 28173 

10%

추 값

355 

499687 33166 61313 71602 93948 89026 76123 44442 30066 

차 -0.081 -0.096 -0.104 -0.073 -0.091 -0.093 -0.059 -0.058 -0.067 

rse(%) 2.94 5.41 3.87 3.45 3.80 3.35 3.09 3.38 3.61 

20%

추 값

709 

500419 33219 60417 71513 94634 87973 77414 45330 29918 

차 -0.083 -0.097 -0.088 -0.072 -0.099 -0.081 -0.077 -0.079 -0.062 

rse(%) 2.09 3.21 2.58 2.45 3.18 2.40 2.16 2.53 2.40 

강남구 n total age09 age19 age29 age39 age49 age59 age69 age70

모 7075 616887 36506 80532 94927 115266 107636 95704 52231 34085 

10%

추 값

661 

648866 34765 81561 101961 121474 115373 101640 55808 36285 

차 -0.052 0.048 -0.013 -0.074 -0.054 -0.072 -0.062 -0.068 -0.065 

rse(%) 2.08 3.60 3.02 2.73 3.16 2.53 2.28 2.73 2.85 

20%

추 값

1322 

649642 35220 81154 100907 126644 114222 100752 54770 35974 

차 -0.053 0.035 -0.008 -0.063 -0.099 -0.061 -0.053 -0.049 -0.055 

rse(%) 1.50 2.41 2.02 1.99 2.64 1.70 1.61 1.89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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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n total age09 age19 age29 age39 age49 age59 age69 age70

모 5178 507594 34357 60862 76049 90863 86718 87144 42881 28720 

10%

추 값

495 

529819 35315 64071 79093 92242 92325 91070 45211 30493 

차 -0.044 -0.028 -0.053 -0.040 -0.015 -0.065 -0.045 -0.054 -0.062 

rse(%) 1.86 3.63 3.06 2.26 2.36 2.32 2.21 2.60 2.60 

20%

추 값

989 

530098 34827 62408 80057 94665 89906 91817 45670 30749 

차 -0.044 -0.014 -0.025 -0.053 -0.042 -0.037 -0.054 -0.065 -0.071 

rse(%) 1.31 2.65 2.04 1.68 1.74 1.53 1.63 1.84 2.02 

송파구 n total age09 age19 age29 age39 age49 age59 age69 age70

모 6407 694224 48840 84199 103339 130259 120514 111575 56875 38623 

10%

추 값

588 

751722 53620 91311 112395 140998 129208 121482 61248 41460 

차 -0.083 -0.098 -0.084 -0.088 -0.082 -0.072 -0.089 -0.077 -0.073 

rse(%) 1.54 3.06 2.42 1.96 2.16 1.94 2.05 2.45 2.64 

20%

추 값

1176 

752517 52416 92455 110690 140039 133272 120807 61651 41188 

차 -0.084 -0.073 -0.098 -0.071 -0.075 -0.106 -0.083 -0.084 -0.066 

rse(%) 1.12 2.38 1.81 1.40 1.62 1.44 1.39 1.62 1.79 

풍납1동 n total age09 age19 age29 age39 age49 age59 age69 age70

모 226 20603 1295 2128 3143 3892 3343 3573 1914 1315 

10%

추 값

22 

21275 1366 2188 3123 4171 3544 3493 2116 1274 

차 -0.033 -0.055 -0.028 0.006 -0.072 -0.060 0.022 -0.106 0.031 

rse(%) 7.49 15.75 14.77 10.22 9.85 10.05 8.35 10.15 13.79 

20%

추 값

43 

21607 1324 2249 3280 4252 3432 3695 1981 1393 

차 -0.049 -0.023 -0.057 -0.043 -0.092 -0.027 -0.034 -0.035 -0.059 

rse(%) 5.11 11.91 9.73 6.53 6.55 7.22 6.36 6.30 7.18 

풍납2동 n total age09 age19 age29 age39 age49 age59 age69 age70

모 302 30725 2423 3584 4629 6218 5074 4697 2450 1650 

10%

추 값

28 

33015 2858 4584 4476 5857 6018 4832 2524 1866 

차 -0.075 -0.180 -0.279 0.033 0.058 -0.186 -0.029 -0.030 -0.131 

rse(%) 6.24 11.37 11.50 8.32 7.19 9.75 7.79 9.83 8.73 

20%

추 값

56 

32913 2761 3710 5053 6795 5387 5053 2513 1639 

차 -0.071 -0.140 -0.035 -0.092 -0.093 -0.062 -0.076 -0.026 0.006 

rse(%) 4.44 9.90 7.34 8.75 5.68 5.53 6.93 7.44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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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동 n total age09 age19 age29 age39 age49 age59 age69 age70

모 477 47052 4021 5826 6102 8875 8595 6919 3913 2801 

10%

추 값

46 

48768 3982 5942 6481 9053 9104 6948 4148 3111 

차 -0.036 0.010 -0.020 -0.062 -0.020 -0.059 -0.004 -0.060 -0.111 

rse(%) 5.54 12.41 9.08 7.59 9.59 6.64 7.22 9.53 9.31 

20%

추 값

93 

48141 4431 6222 6457 9073 8740 7114 3744 2359 

차 -0.023 -0.102 -0.068 -0.058 -0.022 -0.017 -0.028 0.043 0.158 

rse(%) 3.96 10.10 7.41 6.57 5.75 5.88 5.74 5.81 6.87 

마천1동 n total age09 age19 age29 age39 age49 age59 age69 age70

모 205 20037 1419 2133 2701 3631 3420 3339 2048 1346 

10%

추 값

18 

23006 1515 2483 3029 4726 4009 3644 2346 1253 

차 -0.148 -0.067 -0.164 -0.122 -0.302 -0.172 -0.091 -0.146 0.069 

rse(%) 8.90 19.36 12.58 8.80 12.73 10.84 8.80 8.42 9.34 

20%

추 값

37 

22107 1596 2216 3036 4144 3446 3906 2316 1446 

차 -0.103 -0.125 -0.039 -0.124 -0.141 -0.008 -0.170 -0.131 -0.074 

rse(%) 5.96 10.41 7.79 8.38 7.63 6.41 7.87 5.42 7.98 

마천2동 n total age09 age19 age29 age39 age49 age59 age69 age70

모 219 24270 1635 2980 3345 4083 4412 3884 2184 1747 

10%

추 값

22 

24219 1652 3026 3285 4251 4718 3604 2170 1513 

차 0.002 -0.011 -0.015 0.018 -0.041 -0.069 0.072 0.006 0.134 

rse(%) 8.81 15.74 14.61 10.25 9.81 8.45 10.90 10.97 11.97 

20%

추 값

44 

24696 1650 3061 3519 4008 4446 3927 2297 1788 

차 -0.018 -0.009 -0.027 -0.052 0.018 -0.008 -0.011 -0.052 -0.023 

rse(%) 6.03 9.35 8.98 6.91 8.42 6.82 6.51 8.03 8.20 

방이. 륜동 n total age09 age19 age29 age39 age49 age59 age69 age70

모 447 44697 2704 5471 7029 8731 7813 7234 3428 2287 

10%

추 값

45 

47457 3055 5886 7503 9653 8536 7652 3065 2107 

차 -0.062 -0.130 -0.076 -0.067 -0.106 -0.092 -0.058 0.106 0.079 

rse(%) 6.22 8.21 9.02 8.12 11.34 7.28 7.06 8.86 10.71 

20%

추 값

89 

47313 2948 6114 7477 8658 8397 7759 3448 2512 

차 -0.059 -0.090 -0.118 -0.064 0.008 -0.075 -0.073 -0.006 -0.098 

rse(%) 4.38 7.33 6.39 5.13 6.39 4.96 5.12 7.00 7.18 



350

동 n total age09 age19 age29 age39 age49 age59 age69 age70

모 390 41122 2614 5378 6531 6348 7390 7200 3229 2432 

10%

추 값

39 

45663 2942 5883 7109 7399 8435 7700 3243 2953 

차 -0.110 -0.125 -0.094 -0.089 -0.166 -0.141 -0.069 -0.004 -0.214 

rse(%) 5.75 10.13 8.91 8.90 7.86 7.84 9.11 9.96 9.27 

20%

추 값

78 

45663 2864 5761 7115 7148 8329 7878 3772 2797 

차 -0.110 -0.096 -0.071 -0.089 -0.126 -0.127 -0.094 -0.168 -0.150 

rse(%) 4.09 6.97 6.55 5.70 6.69 6.36 4.80 6.20 6.49 

송파1동 n total age09 age19 age29 age39 age49 age59 age69 age70

모 239 28424 1781 3014 4622 6309 4578 4366 2315 1439 

10%

추 값

24 

29667 1954 3481 5102 5684 4738 4676 2494 1538 

차 -0.044 -0.097 -0.155 -0.104 0.099 -0.035 -0.071 -0.077 -0.069 

rse(%) 7.21 16.36 10.51 7.59 10.92 8.79 9.73 15.50 10.87 

20%

추 값

48 

29475 1870 3221 4806 6401 4889 4562 2291 1434 

차 -0.037 -0.050 -0.069 -0.040 -0.015 -0.068 -0.045 0.010 0.003 

rse(%) 5.10 9.53 6.88 5.63 7.39 5.98 6.52 7.02 8.65 

송파2동 n total age09 age19 age29 age39 age49 age59 age69 age70

모 236 21838 1045 3368 3641 2773 4085 4059 1674 1193 

10%

추 값

24 

25653 1369 4118 4295 3174 4850 4862 1782 1204 

차 -0.175 -0.310 -0.223 -0.180 -0.145 -0.187 -0.198 -0.064 -0.009 

rse(%) 5.62 14.62 8.87 8.90 9.07 8.48 7.49 9.44 13.49 

20%

추 값

47 

25470 1304 3811 4431 3528 4791 4626 1788 1192 

차 -0.166 -0.248 -0.132 -0.217 -0.272 -0.173 -0.140 -0.068 0.001 

rse(%) 4.00 10.69 6.85 6.00 6.84 6.14 6.22 9.18 8.83 

동 n total age09 age19 age29 age39 age49 age59 age69 age70

모 339 36774 2533 3338 5915 9109 5695 5459 2944 1781 

10%

추 값

34 

39006 2479 3210 6558 9789 5255 6568 3168 1981 

차 -0.061 0.021 0.038 -0.109 -0.075 0.077 -0.203 -0.076 -0.112 

rse(%) 6.49 9.14 11.69 8.85 7.30 7.73 8.42 9.61 11.35 

20%

추 값

68 

38858 2664 3681 5895 9540 6335 5705 3130 1907 

차 -0.057 -0.052 -0.103 0.003 -0.047 -0.112 -0.045 -0.063 -0.071 

rse(%) 4.64 8.03 8.45 5.55 5.37 5.47 5.21 6.05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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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 동 n total age09 age19 age29 age39 age49 age59 age69 age70

모 302 36503 2370 3749 5828 9275 5943 5149 2579 1610 

10%

추 값

30 

37875 2312 4280 6425 8373 6644 5540 2697 1604 

차 -0.038 0.025 -0.142 -0.102 0.097 -0.118 -0.076 -0.046 0.004 

rse(%) 5.68 8.68 7.92 7.78 7.29 6.12 7.38 9.66 12.22 

20%

추 값

60 

37335 2201 3655 6060 9792 6045 5359 2651 1571 

차 -0.023 0.071 0.025 -0.040 -0.056 -0.017 -0.041 -0.028 0.024 

rse(%) 4.21 6.81 6.71 5.44 5.41 4.96 6.20 6.52 7.85 

가락본동 n total age09 age19 age29 age39 age49 age59 age69 age70

모 258 30653 1977 4049 4751 5334 5715 5076 2226 1525 

10%

추 값

26 

32669 1871 4515 5117 5633 5891 5343 2655 1645 

차 -0.066 0.054 -0.115 -0.077 -0.056 -0.031 -0.053 -0.193 -0.079 

rse(%) 9.52 18.29 14.16 10.45 10.84 10.77 12.30 13.83 14.28 

20%

추 값

52 

33161 2218 4567 4968 5731 6291 5358 2448 1581 

차 -0.082 -0.122 -0.128 -0.046 -0.074 -0.101 -0.055 -0.100 -0.037 

rse(%) 6.37 10.98 10.16 7.50 9.11 7.37 7.88 11.58 10.24 

가락동 n total age09 age19 age29 age39 age49 age59 age69 age70

모 605 54749 3692 8142 8114 8572 10633 9155 3787 2654 

10%

추 값

61 

66127 4538 9692 10660 9910 12778 11241 4538 2771 

차 -0.208 -0.229 -0.190 -0.314 -0.156 -0.202 -0.228 -0.198 -0.044 

rse(%) 4.75 10.04 8.66 6.07 6.63 6.88 5.70 7.73 8.02 

20%

추 값

121 

65872 4447 9928 9686 10182 12880 11017 4610 3122 

차 -0.203 -0.204 -0.219 -0.194 -0.188 -0.211 -0.203 -0.217 -0.176 

rse(%) 3.41 7.77 6.38 4.24 4.34 5.06 3.69 5.54 6.00 

동 n total age09 age19 age29 age39 age49 age59 age69 age70

모 733 79011 5797 9835 12106 13826 13161 13176 6443 4667 

10%

추 값

73 

89031 6586 11739 13070 15348 15855 14547 6755 5131 

차 -0.127 -0.136 -0.194 -0.080 -0.110 -0.205 -0.104 -0.048 -0.099 

rse(%) 5.52 10.37 9.80 6.09 7.41 6.86 5.55 6.98 7.52 

20%

추 값

147 

89489 6767 10915 13541 16206 14336 15001 7211 5512 

차 -0.133 -0.167 -0.110 -0.119 -0.172 -0.089 -0.139 -0.119 -0.181 

rse(%) 3.82 7.95 6.73 3.65 6.15 4.90 3.98 5.16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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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본동 n total age09 age19 age29 age39 age49 age59 age69 age70

모 315 32789 1736 3402 5760 7580 5328 4958 2440 1585 

10%

추 값

32 

33268 1748 3587 5975 8048 5314 5010 2357 1230 

차 -0.015 -0.007 -0.054 -0.037 -0.062 0.003 -0.010 0.034 0.224 

rse(%) 4.52 12.62 8.98 5.46 5.89 6.80 7.93 9.60 14.76 

20%

추 값

63 

33217 1555 3638 5985 7545 5472 4893 2429 1702 

차 -0.013 0.104 -0.069 -0.039 0.005 -0.027 0.013 0.005 -0.074 

rse(%) 3.21 7.89 7.02 4.51 4.28 4.58 5.46 5.81 6.78 

잠실2동 n total age09 age19 age29 age39 age49 age59 age69 age70

모 305 39221 3730 5573 4374 7404 7791 5477 2993 1879 

10%

추 값

31 

49588 5045 6685 5236 10154 9620 6774 3635 2440 

차 -0.264 -0.353 -0.199 -0.197 -0.371 -0.235 -0.237 -0.214 -0.299 

rse(%) 4.73 9.62 8.83 7.95 6.64 6.62 9.62 11.83 9.75 

20%

추 값

61 

49251 4880 7091 5725 9226 10021 6602 3654 2052 

차 -0.256 -0.308 -0.272 -0.309 -0.246 -0.286 -0.205 -0.221 -0.092 

rse(%) 3.55 6.08 6.51 5.51 5.36 5.03 5.88 6.57 6.56 

잠실3동 n total age09 age19 age29 age39 age49 age59 age69 age70

모 306 41065 3126 4656 5750 7033 6654 7102 4285 2459 

10%

추 값

31 

40912 2927 4590 6395 6681 6477 7548 4060 2234 

차 0.004 0.064 0.014 -0.112 0.050 0.027 -0.063 0.053 0.092 

rse(%) 5.45 15.52 10.94 6.44 7.42 8.26 6.60 7.00 8.82 

20%

추 값

59 

41175 3273 5041 5638 6950 6711 6950 4398 2215 

차 -0.003 -0.047 -0.083 0.020 0.012 -0.009 0.021 -0.026 0.099 

rse(%) 3.73 8.71 5.93 5.04 5.70 5.67 5.56 6.14 6.84 

잠실4동 n total age09 age19 age29 age39 age49 age59 age69 age70

모 239 33597 3210 3359 4372 6858 5453 5363 3005 1977 

10%

추 값

24 

34959 3085 3748 5095 6790 5475 5682 3281 1803 

차 -0.041 0.039 -0.116 -0.165 0.010 -0.004 -0.059 -0.092 0.088 

rse(%) 7.13 12.60 10.21 12.76 6.94 9.98 12.15 14.57 11.53 

20%

추 값

46 

35794 3824 3757 4519 7904 5780 5208 2929 1873 

차 -0.065 -0.191 -0.119 -0.034 -0.152 -0.060 0.029 0.025 0.053 

rse(%) 4.35 6.00 7.36 8.21 5.14 6.38 8.86 10.9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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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6동 n total age09 age19 age29 age39 age49 age59 age69 age70

모 164 19188 1068 2507 2964 2857 3310 3432 1761 1289 

10%

추 값

16 

19649 1292 2173 3178 2850 3301 3854 1876 1128 

차 -0.024 -0.209 0.133 -0.072 0.003 0.003 -0.123 -0.065 0.125 

rse(%) 5.20 17.80 9.61 12.02 12.46 7.26 8.84 11.62 15.82 

20%

추 값

33 

19613 1179 2547 2896 2962 3495 3367 1809 1358 

차 -0.022 -0.104 -0.016 0.023 -0.037 -0.056 0.019 -0.027 -0.054 

rse(%) 3.77 6.88 8.47 6.67 6.15 5.73 6.63 10.16 11.76 

잠실7동 n total age09 age19 age29 age39 age49 age59 age69 age70

모 100 11906 664 1707 1662 1551 2121 1957 1257 987 

10%

추 값

10 

11940 550 1430 1770 1830 1760 2000 1550 1050 

차 -0.003 0.172 0.162 -0.065 -0.180 0.170 -0.022 -0.233 -0.064 

rse(%) 9.14 9.49 10.94 14.27 7.51 9.21 15.38 19.67 15.18 

20%

추 값

20 

11900 755 1715 1600 1530 2095 1895 1265 1045 

차 0.001 -0.137 -0.005 0.037 0.014 0.012 0.032 -0.006 -0.059 

rse(%) 6.22 14.24 9.61 10.12 8.82 10.21 7.75 12.3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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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등록센서스에서의 표본조사 표본추출의 방안

제1 머리말

인구주택총조사와 병행되던 10% 표본조사의 주요 목 은 수조사에 의해

조사하기 어려운 추가 인 조사항목들에 한 통계의 작성에 있었다.그러나

등록센서스가 실시될 경우 기존의 목 이외에 표본조사 결과를 이용한 행

정자료 보완이라는 새로운 목 이 추가되어야 한다.이 경우 표본조사

의 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므로 과거에 비해 표본설계에 많은 노력을 기울

이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는 다른 표본조사를 한 추출틀로 활용되었는

데,표본설계에서 1차추출단 로는 통계청에서 나름으로 정한 인구주택조사

구가 사용되었다.등록센서스가 도입된다면 주민등록자료나 건축물 장과 같

은 행정자료를 표본조사를 한 추출틀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행정자료를

추출틀로 사용하게 될 경우 과거 1차추출단 로 활용하던 인구주택조사구를

더 이상 활용하기 어려워진다.인구주택조사구는 통계청이 조사의 편의를

해 나름으로 정한 단 이지 행정 의미를 지닌 단 가 아니어서 행정자료

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따라서 행정자료를 추출틀로 활용하려면

1차추출단 를 무엇으로 해야 할 것인지에 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다음으로 등록센서스 아래에서 바람직한 표본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해 체계 이고 엄 한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표본크기는 통계 정

확도 조사 산과 맞물리는 요한 요소이므로 객 이고 타당한 방법에

의해 합리 으로 결정되어야 한다.일단 표본크기가 결정되고 나면,다음으

로는 구체 인 표본추출 방법에 해 생각해야 한다.

제2 추출틀로서의 행정자료

등록센서스가 도입된다면,인구 부분은 주민등록인구와 가족등록부,주택

부분은 주택 장과 토지 장 등의 행정자료가 추출틀로 활용될 것이다.가능

한 한 다양한 행정자료를 잘 연계시켜 완성도 높은 종합 행정자료 데이터세

트를 만들게 될 것이지만 아무래도 가장 요한 자료 일은 주민등록인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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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다.따라서 주민등록인구 자료를 추출틀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를 상

정하고 논의를 해도 무방할 것이다.

기존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는 표본조사를 한 추출틀로서 나름의 장 과

단 을 지니게 된다.장 으로는 일정 시 의 모집단 상황을 정확하게 반

할 수 있다는 것,통계 목 을 해 비교 잘 구성한 조사구를 활용할 수

있다는 등을 들 수 있다.반면에 단 으로는 5년 주기 조사의 특성 상 시

간 경과에 따라 추출틀과 모집단 사이에 생기는 괴리의 문제,인구주택조사

구 설정의 일시성 임의성,조사구 설정의 번거러움 등이 지 되고 있다.

행정자료를 추출틀로 사용하게 될 때 가장 유리한 은 거의 실시간으로

모집단의 변동을 그 로 반 할 수 있는 것이다.이는 계속조사에서 가 값

리 표본 리를 해 무척 편리한 장 이 된다.반면,행정자료와 실제

상황 사이이의 괴리를 어떻게 악하고 극복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해결되

어야 한다.참고로,이스라엘에서는 20% 표본조사를 통해 일차 으로 보정한

행정자료를 추출틀로 사용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Kamen,2005).

행정자료를 추출틀로 사용할 경우 한 1차추출단 를 무엇으로 할 것이

냐 하는 것이 핵심 인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행정자료를 사용하면서 기

존의 인구주택조사구와 같은 인 인 조사구를 만든다면 무척 불합리한 일

이 될 것이다.그보다는 행정자료 일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들을 활용하여

가장 효과 인 1차추출단 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와 같은 몇 가지

의문사항들이 효과 으로 극복될 수 있다면 행정자료를 표본조사를 한 추

출틀로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제3 1차추출단 와 추출틀

1.바람직한 1차추출단 의 조건

1차추출단 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조건을 알기 해서는 과거 조사에서

1차추출단 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1차추출단

는 표본설계 이론에 비추어 본다면 일종의 집락(cluster)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인구주택조사구는 지리 으로 인 한 60가구 내외의 가구들의 집합으

로 이루어졌다.조사구를 설정할 때에는 유용성,계층성과 통합성,역사 호

환성,동질성,수용성,일 성,단순성,인 성 등을 고려하 다(통계청,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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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구를 구성하는 일차 인 목 은 통계 효율성을 높이려 하기 보다는

조사의 편리를 도모하는데 있었다고 할 것이다.인구주택총조사에서 수조

사나 10% 표본조사를 보다 효과 으로 리하고자 하는 목 으로 조사구를

만들었다.한편,경상조사를 한 가구 표본설계에서는 다단추출법을 채택하

는데,1차추출단 내에서 20가구를 2차 추출하도록 하 다.이럴 경우,표

본의 체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1차추출단 의 규모가 결정된 것으로 보인

다.표본이론 인 측면에서는 집락 내 가구들이 이질 일수록 효율이 높아지

게 되는데 기존의 조사구는 이런 면까지 고려하지는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기존 조사구의 쓰임새를 고려할 때 바람직한 1차추출단 의 조건은 지리

인 성,일정 수 이상의 가구수 확보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면서

가능하다면 서로 이질 인 속성의 가구들을 동일 집락으로 묶을 수 있다면

더 바람직할 것이다.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등록센서스가 실시될 경우, 실 으로 고려할 수 있

는 1차추출단 로는 행 최소의 행정단 구분이라고 할 수 있는 통반리를

고려할 수 있다.그밖에 기존의 방식과 동일하게 인 으로 인구주택조사구

를 작성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다음으로는 통반리나 인구주택조사구

각각에 해 구체 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2.행정자료의 통반리

행정자료인 주민등록인구자료에서 인구주택조사구와 가장 유사한 개념의

최소 행정단 로는 통반리를 들 수 있다.주민등록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국

통반리 황을 정리하 는데,<그림 7-1>은 통반리 내 세 수 크기에 따른

통반리 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이 그림을 보면,통반리 내 가구수가 20가

구에서 60가구 사이인 곳이 가장 비율이 높다.한편,세 수가 5가구 미만인

통반리 수가 무려 2,000곳 가까이에 이르며, 체 으로 표 편차가 큰 편

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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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통 리 내 수 포

다음으로 시도별 통반리 당 세 수에 한 기 통계를 계산한 결과가 <표

7-1>에 나와 있다. 국 통반리 당 평균 세 수는 49.7인 반면,표 편차는

75.41가구여서 상 으로 편차가 큰 편임을 알 수 있다.시도별로는 평균

세 수가 가장 은 북(평균 37.6가구),강원(39.2가구)은 40세 미만인데

비해 충남(96.7세 ),제주(72.5세 )로 시도별 통반리 규모가 일정하지 않다.

한 제주도나 충남의 경우 다른 시도에 비해 표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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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반리에 한 기 통계량

N 평균값 표 편차 최소값 최 값

국 407698 49.7 75.41 1 10969 

서울특별시 104356 43.3 42.67 1 8470 

부산 역시 26845 52.0 27.31 1 1041 

구 역시 21883 43.3 37.57 1 1397 

인천 역시 20487 52.2 30.61 1 805 

주 역시 10842 49.8 28.61 1 565 

역시 13135 42.6 22.56 1 466 

울산 역시 8331 48.5 55.11 1 847 

경기도 69741 65.7 94.83 1 6966 

강원도 16392 39.2 38.15 1 950 

충청북도 12659 48.7 72.00 1 1964 

충청남도 8830 96.7 237.47 1 5596 

라북도 19845 37.6 25.85 1 625 

라남도 16238 49.5 53.43 1 1286 

경상북도 27574 40.0 63.25 1 2093 

경상남도 27408 46.3 59.90 1 1856 

제주도 3132 72.5 392.34 1 10969 

<  7-1> 시도별 통 리 수  통 리 내 가 수 통계량

다음의 <그림 7-2>는 시도별로 동읍면 내 통반리 수의 분포를 나타내는 상

자그림이다.상자의 가운데 선은 수(median)를 표시하는데,서울(11)은

동별 통반리 개수의 수가 200개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역시와 경기도

는 100개를 과하는 반면,나머지 도지역은 100개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부 지역의 경우 동읍면 내 통반리 수가 10개 미만인 곳도 있다.

가령,표본조사 추출률이 10%라고 하면 일부 동읍면에서는 불과 1,2개의 통

반리 만이 표본으로 추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그러므로 최소

통계작성단 인 동읍면 별 통반리 수에 해서도 신 하게 고려해야 할 필

요가 있다.

행의 통반리는 통계 목 을 반 하지 않은 채 구성되어 리되어

온 것이다.뿐만 아니라 국 으로 표 화된 원칙에 의해 통반리가 유지,

리되고 있지 못하다.불과 1세 로만 구성된 통반리가 2000개 가까이 되는

가 하면 어떤 통반리는 10,000세 가 넘는 것이 이것을 입증하고 있다.그러

므로 통반리를 1차추출단 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우선 으로 일부 특이한

통반리들을 구별하여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를 들면,일정 세 수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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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 못하는 통반리는 인근의 통반리에 병합시키고,일정 세 이상의 큰 통

반리는 여러 개의 조사구로 분리시킨다.이 게 함으로써 1차추출단 의 규

모를 균일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다 수 있다.

<그림 7-2> 동 별 통 리 수 포 (2009 )

통반리를 1차추출단 로 활용하기 해 궁극 으로는 행정 인 노력을 통

해 통반리가 통계 목 을 반 할 수 있도록 구성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가령, 국 으로 표 화된 통반리 구성 기 을 마련함으로 모든 통반리

의 세 수는 일정 범 이내가 되게 한다.뿐만 아니라 통반리의 지리 구

분도 확실한 원칙에 의해 나 고,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통반리 구분이 항

구 인 것이 되게 하여 장기 시계열 비교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등록센서스가 실시된다면,통계청은 통반리

지정을 담당하는 정부부서와의 긴 한 력을 통해 통반리 지정에 통계

목 이 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어 든 통반리를 1차추출단 로 쓰는 것의 가장 큰 장 은 재 행정자료

에 이미 해당 변수가 들어있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일부

세세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만 큰 맥락에서 볼 때는 유용한 자료이기 때문

에 부분 인 보완을 한다면 사용에 큰 무리는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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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구주택조사구

인구주택조사구는 기본 으로 2001년에 설정된 기 단 구를 기 로 한다

(통계청,2003).기 단 구는 지도상에 항구 인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구

획한 최소 단 의 구역이다.여기서 항구 인 지형지물이라는 것은 도로,

하천,철도,산능선 등과 같이 변화가 고 식별이 확실한 자연물이나 인공

물을 말한다.최소 통계 발표단 인 통계구는 기 단 구들을 한 기 으

로 조합하여 작성되었다.

행정자료를 추출틀로 활용한다고 해도 과거와 같은 개념의 인구주택조사구

를 추가로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즉,과거 인구주택조사구를 설

정한 방식을 동일하게 용하여 새로운 인구주택조사구 구분을 한 후,행정

자료에 별도의 조사구 코드를 부여하면 된다.이러한 인구주택조사구의 장‧

단 에 해서는 이미 통계청(2009)에서 논의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이에

한 논의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제시된 <표 7-2>는 기존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10% 표본조사에 나타

난 인구주택조사구 황을 정리한 결과인데, 국의 표본조사구는 34,241개

이며,표본조사구에 포함된 표본가구수는 1,591,631가구,조사구 당 평균 가

구수는 46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한편,시도별 조사구 당 평균 가구수는

최 41가구(충남)에서 최고 53가구( 구)사이로 큰 차이가 없는 편이다.원

래 인구주택조사구를 정할 때에는 조사구 당 60가구가 기 이 되게 한다고

했으나 실제 작성된 조사구의 평균은 그에 못 미치는 46가구인 것으로 나타

났다.각 조사구별 가구수에 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해 표 편차를 구할

수는 없었지만 통반리에 비해 표 편차가 작을 것으로 짐작된다.이와 같이

통계 목 에 따라 균일한 조사구를 설정하는 작업을 하게 되면,통계 목

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통반리를 1차추출단 로 하는 것에 비해

더욱 나아지게 될 것이다.하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시골 지역 간

의 특성 차이 때문에 지역별로 조사구 크기를 균일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

므로 들이는 노력만큼의 개선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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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본가 수
본

사 수

사 당 

가 수

전국 1,591,631   34,241 46

서울특별시 307,646 6,909 45

부산광역시 111,648 2,143 52

역시 76,096 1,438 53

천 역시 79,811 1,534 52

역시 44,563 919 48

주 역시 44,258 966 46

울산 역시 30,783 598 51

경 도 310,923 6,688 46

강원도 58,684 1,306 45

청 도 55,761 1,260 44

청남도 71,668 1,758 41

라 도 75,146 1,696 44

라남도 84,251 1,793 47

경상 도 109,728 2,546 43

경상남도 113,118 2,322 49

주도 17,547 365 48

<  7-2> 10% 본 사  사 수 현황

행정자료에 들어 있는 주소 정보를 이용하여 쉽게 기 조사구 코드를 매칭

시킬 수 있다면 통반리를 활용하는 것보다 통계 목 을 고려하여 작성된

조사구를 1차추출단 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러나 건은 기존의

기 조사구나 통계구 코드를 개별 행정자료에 쉽게 부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일 것이다.

4.추출틀

1차추출단 가 결정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모집단을 표할 수 있는 추출틀

을 구축하여야 한다.행정자료에서 통반리가 1차추출단 로 결정되었다면,



363

다음으로 통반리 단 의 추출틀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추출틀 자료

를 만들 때 가능한 한 향후 여러 종류의 표본설계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

용한 변수들의 정보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를 들어 주민등록

인구자료를 추출틀 자료로 활용한다면,통반리 별 성별,연령 별 인구수를

보조정보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추출틀 자료가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담겨진다면 <그림 7-3>과 같은 일로 요약될 것이다.

<그림 7-3> 주민등  료  틀 료

추출틀 작성을 해 사용될 수 있는 행정자료들이 여러 개 있고 서로 연계

될 수 있다면 더욱 알찬 추출틀이 될 것이다.그 지만 서로 다른 데이터베

이스를 연계하게 될 때에는 데이터의 매칭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생기므로

이에 해 사 에 충분히 고려하고 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자료에 기 하여 추출틀을 작성하게 되는 경우 인구주택조사구 자료를

사용할 때에 비해 모집단의 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반 하여 갱신할 수 있

는 장 이 생긴다.인구주택총조사는 5년에 한번 실시되었으므로 그 사이 연

도에는 모집단 상황이 바 어도 추출틀에 반 할 수 없다.따라서 시간이 지

날수록 추출틀이 낡게 되는 문제 을 내포하고 있었는데 행정자료를 활용하

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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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료의 경우,통반리 구성에 있어서 표 화된 규정이 없고,통계 목

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1차추출단 로 쓰이기에 부 한 통반

리들이 상당수 존재한다.가령,통반리 내 세 수가 매우 은 경우를 로

들 수 있을 것이다.그러므로 행정자료를 기 로 하여 추출틀을 작성하는 경

우라도 일정 기 에 미치지 못하는 통반리들을 처리하기 한 추가 인 고

려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4 표본크기

등록센서스와 병행하는 표본일 경우,표본조사의 가장 큰 목 이 인구수나

가구수 추정이 되어야 한다.향후 등록센서스 하에서 바람직한 표본크기를

제시하기 해서는 먼 과거 표본조사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10% 표본조사에서는 표본조사표의 20여개

항목이 주요 변수 으며,이 표본을 이용하여 별도로 인구수나 가구수를 추

정하지는 않았다.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목 을 해 2005년 10% 표본조사

원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허락되지도 않았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 가

구별 주민등록인구 자료를 활용하기로 하며,1차추출단 도 조사구 신 통

반리를 사용하기로 한다.표본오차 계산의 측면에서 본다면,주민등록 데이

터로 하나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로 하나 별 차이가 없으며,1차추출단 를

조사구로 하나 통반리로 하나 역시 별 차이는 없다.그보다 요한 것은 추

출률과 표본추출 방법인데,추출률은 각각 10%와 20%를 고려하고,표본추출

방법은 기존의 10% 표본설계의 방법을 그 로 용하기로 한다.

먼 최소 통계작성단 인 동읍면별 인구수 추정값의 상 표 오차를 비교

해보자.<그림 7-4>은 국 동읍면별 표본조사에 의한 인구수 추정값의 상

표 오차(relativestandarderror:RSE)분포를 나타내는데,왼쪽의 1은 추출

률 10%,오른쪽의 2는 추출률 20%일 때를 나타낸다.10% 추출률일 때,RSE

의 수(median)은 2.5% 내외인데, 부분의 동읍면들은 RSE2%에서 4%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한편,추출률을 10%에서 20%로 높일 경우 상 효

율은 략 30%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계산되었다.각 동읍면별로 보다 자세

한 계산 결과는 부록의 <표 7-1>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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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10% 본과 20% 본  

동 별 상 차 포 비

실제로 작성하게 되는 최소 통계작성 역은 동읍면별 인구수보다 더 세분

된 연령 별 인구수가 된다.참고로 서울 지역의 동에 해 인구수에 한

상 표 오차의 분포와 연령 별 인구수의 상 표 오차의 분포를 비교한

결과가 다음의 <그림 7-5>이다.이 그림을 보면,인구수 합계에 한 상 표

오차에 비해 각 연령 별 상 표 오차의 크기는 1.5배에서 2.5배가량 큰

편임을 알 수 있다.결론 으로 최소의 통계작성단 를 고려한다면 표본의

추출률 10%는 무 낮으므로 한 수 까지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을

지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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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울 동 별 연 별 수 상 차 포

표본설계에서 표본크기를 결정하려면 최소 통계작성단 에 한 목표오차

의 수 을 정하고 그에 따라 한 표본크기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해서 각 동읍면별 연령 별 목표 상 표 오차를 지정해 으로 동읍

면별 표본크기를 정하면 된다.그러나 동읍면별 특성을 충분히 악하지 않

고 기계 으로 동일한 수 의 목표 상 표 오차를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다.목표오차 수 을 결정하기 에 먼 우리나라 동읍면들의 특성에

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7-6>는 주민등록자료를 기 로 우리나라의 동읍면별 세 수 크기의

분포를 나타낸 히스토그램이다.이 그림을 통해 동읍면에 따라 세 수 규모

의 산포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찰할 수 있다.동일한 수 의 행정단 로

동읍면을 다루고 있지만 실제 동읍면의 규모는 매우 편차가 큰 편이다.

30,000세 가 넘는 동이 있는가 하면 1,000세 도 안 되는 면들도 허다하다.

이와 같이 동읍면의 규모가 매우 다른데도 불구하고 획일 인 목표오차 수

을 정하여 용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그 다고 해서 모든

동읍면에 해 개별 인 목표오차 수 을 정해주는 것도 어렵다.가장 바람

직한 것은 최소 통계작성단 의 규모를 일정 수 으로 균일하게 재조정하는

것인데 이는 실 으로 불가능한 일이다.이 문제에 한 실 인 안으

로 동읍면의 규모에 따라 체 모집단을 몇 개의 층으로 나 후,층별로 일

정한 목표오차 수 을 용하여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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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동 별 수 크  포

먼 국의 동읍면을 세 수 기 으로 4개의 층으로 구분한다.최 층화

경계 결정을 해 Dalenius-Hodges의 제곱근법을 용하 다.다음의

<표 7-3>와 <그림 7-7>에는 층 구분 결과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1000세

미만의 면 지역의 경우 평균 으로 상 표 오차가 큰 편인데,이것은 한 면

에서 추출되는 표본조사구의 크기가 아주 작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상이다.반면에 10,000세 이상의 큰 동들로 구성되는 층에서의 평균 상

표 오차는 1.28%로 비교 낮은 편이다.동읍면 규모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획일 으로 목표오차를 정할 경우 규모가 작은 면지역은 거의 수조

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면지역에 해 특별히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면

몰라도 인구수나 가구수 추정의 에서 볼 때 획일 으로 목표오차를 지

정하는 방식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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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번호 세 수 규모 n
상 표 오차(RSE,%)

평균 최소값 최 값

1 1000미만 256 10.70 1.50 424.40

2
1000이상~

4000미만
1,326 6.18 0.61 69.67

3
4000이상~

10000미만
954 2.37 0.24 91.52

4 10000이상 657 1.28 0.01 47.26

합계 2,536 4.52 0.01 424.40

<  7-3> 층별 상대 차

<그림 7-7> 층별 상 차  포

다음의 <표 7-4>는 층별 동읍면 평균 상 표 오차에 따른 표본크기를 나

타내고 있다.기존 10% 표본조사의 경우 표본크기는 약 40,000개인데,그에

따른 층별 평균 RSE가 나타나있다.한편,층별 목표 상 표 오차의 크기를

달리 한 2가지 표본크기 안이 함께 소개되어 있다.결과 으로 제시한 두 방

안의 추출률은 각각 15.7%와 21.2%인 것으로 나타났다.최소 추정단 가 동

읍면별 연령 별 단 인 것을 감안한다면 추출률이 높은 21.2%가 더 바람직

한 방법일 것으로 생각된다.서울시의 경우에 해 구체 인 동별 목표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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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에 따른 표본크기는 부록의 <표 7-5>에 수록되어 있다.나머지 지역의

동읍면에 해서도 모두 동일한 작업을 반복하 지만 이 보고서에 포함시키

지는 않았다.

층 동읍면수
상 표 오차 수 (%)

10% 조사 목표 1 목표 2

1 256 10.7 4.0 3.5

2 1,326 6.2 3.0 2.5

3 954 2.4 1.5 1.0

4 657 1.3 1.0 0.5

표본크기 40228 63309 85105

<  7-4> 층별 동 면 평균 상대 차

참고로 주요 국가들의 센서스의 수조사에 부가되는 표본조사 규모를 살

펴보면,캐나다,이스라엘,싱가포르 등의 국가들은 공통 으로 20% 추출률

을 용하고 있으며,미국의 경우 체 가구의 1/6을 추출하고 있다.

이 에서 제시하는 85,000조사구(추출률 21.2%)표본규모는 기본 으로

재의 동읍면을 그 로 유지할 뿐 아니라 인구규모와 계없이 모든 동읍

면에 해 수 별로 기계 으로 목표오차를 부가하는 것을 제하여 구해진

값이다.그런데 과연 그 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을 생각한다

면 다른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게 된다.가령,규모가 아주 작은 면 지

역에 해서는 별도의 통계작성단 로 하지 말고 인근의 특성이 비슷한 면

지역들을 결합하여 통계작성단 의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다.앞의 <표 2-3>

에서 층1과 층2에 속하는 동읍면 규모가 작은 면의 경우 인근한 면

역시 규모가 작은 것과 합쳐 체 세 수 규모가 일정 범 안에 들게 만들

면 될 것이다.강원도 내에서 인구수 규모가 작은 면들이 많은 지역들인

월,정선,평창,화천,철원,양구,인제군의 읍면을 상으로 하여 원래의 읍

면 그 로 둔 경우와 작은 면 지역들을 여러 개 결합하여 통계작성단 규

모를 키운 경우 각각에 해 표본추출을 하여 상 표 오차를 비교해보기로

한다.각 읍면 별로 통반리를 1차추출단 로 하 고,추출률은 모두 20%를

용시켰다.

강원 7개 군지역 읍면들의 상 표 오차 계산 결과가 다음의 <표 7-5>와

<그림 7-8>에 나와 있다.먼 <그림 7-8>을 통해 분포를 보면,원래 읍면

그 로 둔 경우보다 일부 면을 통합한 경우의 상 표 오차가 훨씬 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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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알 수 있다.구체 으로 <표 7-5>를 보면,원래 읍면인 경우 상 표

오차가 평균 10.71%인데 반해 수정 후에는 상 표 오차가 6.58%로 어

들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림 7-8> 강원도 7개 지역 들  

상  차

평균 위값 최소값 최대값

원래 읍면 10.71 10.98 0.00 27.38 

수정된 읍면 6.58 6.06 1.81 15.00 

<  7-5> 강원도 7개  지역 들  상 차

의 에서 간단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독립 인 통계작성단 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없는 작은 규모의 동읍면들에 결합하여 보다 합리 인 통계작성

단 를 만든다면,굳이 표본규모를 늘리지 않고도 체 인 표본오차의 수

을 안정 으로 유지할 수 있는 보다 효율 인 표본설계가 가능할 것이다.

앞에서는 층별로 목표오차를 각각 3.5%,2.5%,1.5%,0.5%로 잡았는데 이러

한 목표오차의 수 이 타당한 것인가에 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정이다.등록센서스 아래에서 부가 으로 실시되는 표본조사의 목 에 비

추어볼 때 목표오차의 수 이 얼마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해서

는 향후 공개 인 논의를 통해 공감 를 넓 가야 할 것이다.어 든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통계의 최소 공표단 를 합리 으로 조정한다면 목표오차

의 정도를 높이면서도 상 으로 효율 인 표본규모를 결정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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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는 주로 행정단 측면에서 최소 통계작성단 에 해 논의하 는

데, 하나 고려해야 할 은 연령 구분의 정도이다. 재 인구주택총조사

에서는 동읍면별,성별,연령 별 인구수 통계가 공표되고 있다.그런데 등록

센서스로 환할 경우 표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행정자료를 보정해야 한다.

표본조사 자료의 경우 추정단 가 세분화될수록 표본오차가 커질 것은 명확

한 사실이다.이 경우 높은 정도의 추정을 하기 해서는 표본규모가 무척

커져야 한다. 를 들어,동읍면별,성별,연령 별 추정의 목표상 오차가

1%가 되게 하려면 국의 추출률이 무려 50% 가까이에 이르게 된다.표본조

사 규모가 이 정도가 되면 등록센서스로 환하는 것의 의의가 무색해질 것

이다.이스라엘의 경우 국의 표본추출률이 20%이므로 부득이하게 최소 통

계공표단 (StatisticalArea:SA)에서는 성별,연령 별 구분을 국 통계에서

와 같이 하지 않고 칸(cell)을 병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즉,SA 단

의 통계는 크게 세 가지 범주(15세 미만,15세 -65세 미만,65세 이상)로만

공표한다 (Hleihel,2006).하지만 그보다 한 수 상 의 행정단 에서는 모

든 성별,연령 별 구분에 해 정상 으로 작성,공표한다.이것을 우리나라

의 상황에 용한다면,동읍면 별로는 모든 범주의 통계를 다 공표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묶은 몇 개 범주의 통계를 공표하고,시군구별로는 모든 성별,

연령 별 구분에 해 다 공표하도록 하는 것이다. 실 으로 20% 내외의

추출률로 표본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할 때,통계 으로 최소 공표단 의

통계작성 범주를 묶는 일은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진다.참고로 강원도의 일

부 인구수 규모가 작은 지역의 면들을 묶어 하나의 통계작성단 로 할 때의

효과에 해 구체 으로 계산해 보았다.

제5 층화와 표본배분

1.층화

1차추출단 가 통반리가 되든 인구주택조사구가 되든 효율 인 표본설계를

해 층화는 반드시 필요하다.이 경우 1차 으로 고려해야 할 층화변수는

시도,시군구와 같은 지역변수가 될 것이다.지역변수 이외에도 1차추출단

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변수들을 층화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미국의 지

역사회조사(AmericanCommunitySurvey)의 경우,인구수가 가장 기본 인

층화변수로 활용된다(U.S.CensusBureau,200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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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센서스 하의 표본조사에서 가장 요한 조사변수는 인구수나 가구수이

므로 가장 요한 층화변수로는 역시 인구수나 가구수 정보가 될 것이다.층

화를 하게 되면 아마도 도시 지역, 소도시 지역,시골의 읍지역,시골의

면지역 등이 서로 다른 층으로 구분될 것이다.다변량통계학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분류기법들이 층화를 해 히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2.표본배분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10% 표본조사에서는 각 시도를 지역 층으로 간

주하여 층별로 서로 다른 추출률을 용하 다.자세히 살필 경우 약간의 차

이가 있긴 하지만 크게 보자면 국 으로 추출률이 비슷한 편이어서 체

로 비례배분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

역 특성에 따라 인구수 규모가 매우 다르므로 이 경우에는 비례배분법보다

는 네이만배분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 이다.

제6 표본추출

센서스에 병행하여 실시되는 표본설계는 기본 으로 1단 집락 추출법의 형

태를 띠게 된다.1차추출단 인 통반리(혹은 조사구)가 집락(cluster)인 것이

다.표본조사 이론 으로 바람직한 집락의 조건으로는 첫째 가능한 한 집락

내의 단 들이 이질 이어야 하고,둘째 집락들의 규모가 서로 균질 일수록

좋다.그러면서도 집락 내 단 들이 지리 으로 인 하다면 조사의 편리성

측면에서 매우 유리해진다.이런 면에서 볼 때,어떤 종류의 1차추출단 이

든 간에 집락으로서 이상 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지리

인 한 가구들의 모임이라는 면은 있지만 그 기 때문에 집락 내 이질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뿐만 아니라 실 으로 각 집락들의 규모는 서로

균일하지가 않다.앞에서 이미 지 한 바 로 통반리별로 가구수가 서로 같

지 않기 때문이다.따라서 표본추출을 할 때에는 재의 집락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감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본 집락을 추출하기 해 고려할 수 있는 이론 인 표본추출법으로 무작

추출법,계통추출법,확률크기비례추출법(probability proportinalto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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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ing:PPSsampling)이 있는데,추출틀의 단 들을 일정 기 으로 정렬

하는 것을 제한다면 계통추출법은 무작 추출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율을 보이는 것이 알려져 있으므로 무작 추출법은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일반 으로 집락들의 규모가 균일하지 않을 때 최종 추출단 인 가구나 개

인의 에서 자체가 설계(self-weightingdesign)가 되도록 하기 해 확

률크기비례추출법을 고려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한편,추출틀의 단 들을 가구수 기 으로 정렬시킨 후 계통추출법을 용

시키는 경우,일부 비정상 인 집락들이 과도하게 많은 비율로 표본에 추출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가령 통반리를 집락으로 할 경우,앞의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반리 리가 잘 되지 않아 10세 미만의 통반리가 무

시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율을 차지한다.그래서 그냥 계통추출을 하게 되면

비정상 인 집락의 추출률이 지나치게 높아진다는 문제가 생긴다.가계동향

조사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한 표본조사구 내에서 20가구 내외의 표본

가구를 2차 추출하게 되는데,비정상 인 집락이 표본으로 선정되면 부 추

출한다고 해도 2차 추출 표본수에 못 미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이런 문제

를 해결하기 해서는 계통추출을 하기 에 집락을 일부 재조정하는 작업

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세 수 규모가 일정 규모에 이르지 않는 통반리를 비정상

집락으로 간주하여 재조정 작업을 벌 다.비정상 집락 정을 한 세 수

규모를 얼마로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별도로 연구해야할 요한 문제가

되겠지만 본 연구의 주요 심은 아니므로 여기서는 임의로 10세 를 기

으로 정하기로 하는데,비정상 집락으로 정되는 통반리들은 동일한 읍면동

내의 것들을 30세 내외로 묶어 하나의 집락으로 간주하기로 한다.이럴 경

우 추출확률의 산출에 혼란을 래하지 않으면서도 기술 으로는 해당 집락

을 표본추출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조사의 편리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이 추출법을 수정 정렬 계통추출법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다음의 <그림 7-9>에는 PPS로 추출한 경우와 수정 정렬 계통추출의 경우

에 한 국 동읍면별 추정값의 상 표 오차 분포가 나와 있다.이 그림을

보면,PPS추출법보다 수정 정렬 계통추출법을 용한 것이 보다 효율 임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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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9> PPS로 한 경우  수정 정렬 계통  경우에 대한 전  

동 면별 정값  상대 차 포

다음의 <표 7-6>에는 PPS와 정렬 계통추출 각각의 경우 동읍면별 상 표

오차에 한 기 통계들이 나와 있는데,PPS인 경우 평균 상 표 오차가

17.81%,수정 정렬 계통추출인 경우 9.17%로 나타나 정렬 계통추출의 효율이

거의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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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평균 수 최 값 최소값

pps_rse 2994 17.81 12.61 97.91 0

sys_m_rse 2994 9.17 4.5 58.29 0

<  7-6> PPS로 한 경우  수정 정렬 계통  경우에 대한 전  

동 면별 정값  상대 차 포

이상의 결과에 근거하면,1차추출단 를 추출할 때에는 계통추출을 하는

것이 PPS추출을 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한편,

실제 조사의 편의를 고려할 때 먼 세 수가 일정 기 에 이르지 못하는 1

차추출단 들을 결합하여 가상의 집락을 형성한 후 계통추출을 용하는 것

이 효과 이다.

제7 추가 논의사항

조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표본오차가 없다고 가정하면,원래 센서스에서

는 통계 오차 즉 표본오차는 0이 된다.그러므로 센서스와 행정자료 사이

에 불일치가 발생하면 당연히 센서스가 참값인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하지

만 등록센서스를 시행할 경우 참값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행정자료에 들어

있는 오류를 악할 수 없게 된다.이를 해결하기 해 표본조사를 활용하고

자 한 것이다.즉,일정비율의 표본을 추출 조사하여 해당 표본에 한 행정

자료와의 차이를 악한후,이를 기 로 행정자료를 일정 부분 보정하여 통

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앞의 에서 우리나라에서 등록센서스가 실시될 경우 그와 병행하여 실시

하게 될 표본조사의 추출률은 기존의 10%보다 폭 늘어난 21% 정도 되어

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기존의 10% 표본조사에서는 최소 통계작성단

가 시군구 는데 반해 등록센서스에서는 동읍면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009년 주민등록인구자료를 기 로 시뮬 이션 한 결과,20% 추출률을 용

하고 단순추정량을 사용할 때 동읍면별 상 상 표 오차는 0.5%~3.5% 수

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표본조사에서는 단

순추정식보다는 회귀추정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때 상당한 수

으로 효율이 증 될 것으로 기 된다.실제 동읍면별 최 상 표 오차는

2% 이하가 되고, 부분의 동읍면은 1% 내외에 불과할 것이므로 동읍면별

추정에 한 정확도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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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조사는 불가피하게 통계학 개념의 표본오차를 수반하게 된다.이

듯 표본오차를 지니고 있는 표본조사 자료에 기 하여 체 행정자료를 조

정한다고 할 때,표본조사 자료에 담긴 표본오차가 미치는 향에 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행정자료는 모집단에

속하는 모든 개체를 다 포 하는 자료이므로 여기에는 통계 의미의 표본

오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다만 신고의 지연이나 고의 인 거짓 신고로

인해 상과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있을지언정 표본오차의 문제는 내포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그런데 본질 으로 표본오차를 내포하는 조사자료에

기 하여 행정자료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조정을 거친 후의 행정

자료를 통해 작성하게 될 통계들은 수조사 통계인가 아니면 표본조사 통

계인가?이러한 문제는 기존의 통계학 이론에서는 논의되지 아니한 새

로운 문제이다. 재 이에 한 명확한 답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앞

으로 이에 한 이론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매듭짓지 못한 다른 하나의 문제는 최소 단 통계작성범 를

무엇으로 해야 하는가 하는 이다.기존의 총조사는 수조사이므로 동읍면

별,성별,연령 별(5세 단 )통계까지 공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하지

만 등록센서스와 표본조사를 병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소 단 통계작성범

통계의 표본오차 수 을 고려해야 한다.기존의 최소 단 를 고수하면서

일정 수 이상의 정확성을 담보하려면 표본의 추출률이 지나치게 높아져

표본조사를 하는 의의를 상실하게 될 지경이다.그래서 이스라엘과 같은 나

라에서는 통계작성의 최소 단 인 SA(statisticalarea)에 해서는 공표하는

셀을 통합하여 세 가지 범주의 연령 통계만 작성하고 있다.과연 우리나라

에서 동읍면별로 성별,연령 별 통계를 굳이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

가,정말 동읍면 수 에서 필요한 최소 단 의 통계는 무엇인가에 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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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7-1> 울시 동 면별 목 차에  본크  

id 모집단
상 준 차

(rse)
본

1111051 3 166 1.0 17

1111053 3 125 1.0 33

1111054 2 70 2.5 7

1111055 3 126 1.0 13

1111056 3 152 1.0 15

1111057 2 84 2.5 8

1111058 3 113 1.0 11

1111060 2 74 2.5 7

1111061 3 100 1.0 35

1111063 2 98 2.5 10

1111064 3 110 1.0 21

1111065 3 112 1.0 15

1111066 2 104 2.5 10

1111067 3 88 1.0 14

1111068 3 133 1.0 13

1111069 2 98 2.5 10

1111070 2 95 2.5 10

1111071 3 101 1.0 21

1114052 1 25 3.5 25

1114054 2 94 2.5 9

1114055 2 50 2.5 25

1114057 2 68 2.5 7

1114058 2 50 2.5 12

1114059 2 108 2.5 11

1114060 2 53 2.5 7

1114061 3 90 1.0 16

1114062 3 125 1.0 13

1114063 3 201 1.0 20

1114064 3 164 1.0 16

1114065 3 108 1.0 11

1114066 3 102 1.0 24

1114067 3 145 1.0 19

1114068 3 152 1.0 18

1117051 4 180 0.5 27

1117052 3 128 1.0 13

1117053 3 90 1.0 28

1117055 4 248 0.5 25

1117056 3 108 1.0 108

1117057 3 150 1.0 15

1117058 3 99 1.0 19

1117059 3 123 1.0 12

1117062 3 202 1.0 25

1117063 4 257 0.5 26

1117064 3 99 1.0 10

1117065 3 104 1.0 24

1117066 3 130 1.0 13

1117068 4 272 0.5 40

1117069 3 126 1.0 13

1117070 4 203 0.5 20

1120052 3 206 1.0 21

1120053 3 187 1.0 19

1120054 4 268 0.5 28

1120055 3 157 1.0 16

1120056 3 205 1.0 21

* 여  층  수 에 라 4개   층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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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모집단 rse 본

1120057 3 154 1.0 15

1120058 3 178 1.0 18

1120059 3 199 1.0 20

1120061 4 279 0.5 28

1120062 3 172 1.0 17

1120064 4 296 0.5 35

1120065 3 217 1.0 22

1120066 3 182 1.0 18

1120067 3 271 1.0 27

1120069 3 141 1.0 25

1120072 3 171 1.0 17

1120079 3 212 1.0 22

1121571 4 237 0.5 34

1121573 4 224 0.5 22

1121574 3 144 1.0 14

1121575 4 174 0.5 32

1121576 3 171 1.0 17

1121577 4 217 0.5 22

1121578 3 84 1.0 33

1121581 4 293 0.5 29

1121582 4 213 0.5 33

1121583 4 214 0.5 21

1121584 4 536 0.5 54

1121585 4 221 0.5 31

1121586 4 185 0.5 19

1121587 4 214 0.5 26

1123053 4 244 0.5 26

1123054 4 203 0.5 33

1123056 4 237 0.5 46

1123057 3 133 1.0 13

1123060 3 194 1.0 19

1123061 4 202 0.5 20

1123065 4 225 0.5 26

1123066 4 202 0.5 37

1123070 4 192 0.5 19

1123071 3 85 1.0 10

1123072 3 147 1.0 15

1123073 4 134 0.5 25

1123074 4 211 0.5 21

1123075 3 167 1.0 17

1126052 4 252 0.5 25

1126054 4 235 0.5 136

1126055 3 144 1.0 14

1126056 4 387 0.5 39

1126057 4 540 0.5 54

1126058 3 241 1.0 24

1126059 3 181 1.0 18

1126060 3 194 1.0 19

1126061 4 330 0.5 33

1126062 4 251 0.5 39

1126063 3 206 1.0 21

1126065 4 354 0.5 35

1126066 3 182 1.0 18

1126068 4 244 0.5 25

1126069 3 259 1.0 26

1129052 3 177 1.0 18

1129055 4 189 0.5 31

1129057 3 131 1.0 13

1129058 3 148 1.0 15

1129059 3 14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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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모집단 rse 본

1129060 3 156 1.0 16

1129061 3 143 1.0 14

1129062 3 119 1.0 12

1129063 4 173 0.5 43

1129064 3 172 1.0 17

1129065 4 251 0.5 26

1129066 4 155 0.5 69

1129068 3 173 1.0 17

1129070 4 249 0.5 37

1129071 4 222 0.5 27

1129072 3 156 1.0 16

1129076 4 250 0.5 27

1129077 4 205 0.5 21

1129078 3 189 1.0 19

1129081 4 356 0.5 36

1130553 4 585 0.5 59

1130554 4 360 0.5 36

1130555 4 338 0.5 34

1130557 3 163 1.0 28

1130559 3 238 1.0 24

1130560 4 444 0.5 44

1130561 4 216 0.5 24

1130562 3 219 1.0 22

1130563 4 235 0.5 24

1130564 3 203 1.0 20

1130566 4 277 0.5 28

1132051 4 1032 0.5 103

1132052 4 486 0.5 49

1132066 4 187 0.5 187

1132067 3 175 1.0 18

1132068 4 308 0.5 31

1132069 4 269 0.5 27

1132070 4 211 0.5 30

1132071 4 248 0.5 25

1135056 4 252 0.5 25

1135057 4 354 0.5 35

1135058 4 438 0.5 44

1135060 4 804 0.5 80

1135061 4 807 0.5 81

1135062 4 883 0.5 88

1135063 4 376 0.5 38

1135064 3 210 1.0 21

1135066 4 476 0.5 48

1135067 4 246 0.5 30

1135069 4 427 0.5 43

1135070 4 227 0.5 23

1135071 3 268 1.0 27

1135072 3 211 1.0 21

1138051 4 293 0.5 42

1138052 4 339 0.5 34

1138053 4 256 0.5 26

1138055 4 428 0.5 43

1138056 4 256 0.5 47

1138057 4 245 0.5 25

1138058 4 241 0.5 36

1138059 3 193 1.0 19

1138060 4 250 0.5 25

1138062 4 335 0.5 34

1138063 4 426 0.5 43

1138064 3 215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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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모집단 rse 본

1138065 3 230 1.0 23

1138069 4 220 0.5 220

1141052 3 270 1.0 27

1141055 3 254 1.0 25

1141056 4 314 0.5 37

1141058 4 200 0.5 200

1141061 4 479 0.5 56

1141062 4 347 0.5 35

1141064 3 273 1.0 27

1141065 3 196 1.0 20   

1141066 4 359 0.5 36

1141068 4 345 0.5 35

1141069 2 102 2.5 10

1141070 4 348 0.5 35

1141071 3 136 1.0 14

1141072 4 352 0.5 35

1144055 3 146 1.0 20

1144056 4 276 0.5 28

1144058 4 197 0.5 37

1144059 3 208 1.0 21

1144060 3 172 1.0 17

1144061 3 165 1.0 17

1144063 4 176 0.5 29

1144065 4 219 0.5 39

1144066 4 276 0.5 31

1144068 4 184 0.5 184

1144069 4 206 0.5 27

1144070 3 196 1.0 20

1144071 3 168 1.0 17

1144072 3 147 1.0 15

1144073 4 281 0.5 28

1144074 3 132 1.0 13

1147051 4 274 0.5 27

1147052 4 246 0.5 25

1147053 4 204 0.5 31

1147054 4 224 0.5 22

1147055 4 376 0.5 38

1147056 4 225 0.5 24

1147057 3 209 1.0 21

1147058 3 189 1.0 19

1147059 3 144 1.0 14

1147060 3 142 1.0 14

1147061 4 410 0.5 41

1147062 3 236 1.0 24

1147063 3 192 1.0 19

1147064 4 459 0.5 46

1147065 4 325 0.5 33

1147067 3 224 1.0 22

1147068 4 335 0.5 34

1150051 4 333 0.5 33

1150052 3 184 1.0 26

1150053 4 520 0.5 52

1150054 4 410 0.5 41

1150055 3 158 1.0 16

1150056 3 181 1.0 18

1150057 4 187 0.5 31

1150059 4 612 0.5 61

1150060 4 589 0.5 59

1150061 4 548 0.5 55

1150062 4 206 0.5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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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모집단 rse 본

1150063 4 235 0.5 35

1150064 4 533 0.5 53

1153051 4 363 0.5 36

1153052 3 274 1.0 27

1153053 4 493 0.5 49

1153054 4 290 0.5 123

1153055 4 386 0.5 39

1153056 4 325 0.5 33

1153059 3 299 1.0 30

1153072 4 290 0.5 29

1153073 4 320 0.5 32

1153074 4 407 0.5 41

1153075 4 320 0.5 32

1153076 3 228 1.0 23

1153077 3 259 1.0 26

1153078 4 363 0.5 36

1153079 3 297 1.0 30

1154551 4 266 0.5 56

1154561 4 311 0.5 84

1154562 4 262 0.5 26

1154563 4 392 0.5 39

1154564 3 228 1.0 23

1154567 4 435 0.5 44

1154568 3 233 1.0 23

1154569 3 193 1.0 19

1154570 4 256 0.5 26

1154571 4 312 0.5 31

1156051 4 322 0.5 32

1156053 4 234 0.5 65

1156054 4 367 0.5 37

1156055 3 239 1.0 24

1156056 4 322 0.5 32

1156058 4 308 0.5 31

1156060 4 325 0.5 33

1156061 3 185 1.0 19

1156062 3 216 1.0 22

1156063 4 312 0.5 31

1156065 3 248 1.0 25

1156066 3 166 1.0 17

1156067 3 254 1.0 25

1156068 4 295 0.5 30

1156069 3 194 1.0 19

1156070 3 213 1.0 21

1156071 3 255 1.0 28

1156072 4 334 0.5 33

1159051 4 330 0.5 33

1159052 3 158 1.0 16

1159053 4 324 0.5 36

1159054 4 228 0.5 35

1159055 4 162 0.5 41

1159056 4 225 0.5 31

1159060 4 345 0.5 35

1159062 4 201 0.5 20

1159063 4 288 0.5 29

1159064 4 211 0.5 23

1159065 4 296 0.5 30

1159066 4 322 0.5 32

1159067 4 213 0.5 21

1159068 3 172 1.0 17

1162052 4 248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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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모집단 rse 본

1162054 3 186 1.0 19

1162056 4 338 0.5 34

1162057 4 279 0.5 34

1162058 4 152 0.5 109

1162059 4 370 0.5 63

1162060 4 444 0.5 44

1162061 3 159 1.0 23

1162062 4 257 0.5 35

1162063 3 140 1.0 28

1162064 4 177 0.5 78

1162065 4 182 0.5 25

1162066 4 246 0.5 54

1162068 4 222 0.5 24

1162069 4 184 0.5 89

1162071 3 197 1.0 20

1162072 3 220 1.0 22

1162073 4 244 0.5 47

1162074 4 298 0.5 30

1162076 4 291 0.5 29

1162077 4 340 0.5 34

1165051 3 206 1.0 21

1165052 4 268 0.5 70

1165053 4 499 0.5 50

1165054 4 395 0.5 40

1165055 3 103 1.0 12

1165056 4 163 0.5 110

1165057 3 177 1.0 20

1165058 4 345 0.5 35

1165059 3 195 1.0 20

1165060 3 138 1.0 31

1165061 4 287 0.5 30

1165062 4 403 0.5 40

1165065 4 306 0.5 44

1165066 2 91 2.5 9

1168051 4 334 0.5 69

1168052 4 270 0.5 63

1168053 4 263 0.5 55

1168054 4 381 0.5 38

1168056 4 350 0.5 35

1168058 3 184 1.0 18

1168059 4 293 0.5 50

1168060 3 232 1.0 23

1168061 4 480 0.5 48

1168063 4 157 0.5 130

1168064 4 305 0.5 72

1168065 4 949 0.5 794

1168066 3 373 1.0 37

1168067 4 614 0.5 61

1168069 4 322 0.5 32

1168070 2 63 2.5 6

1168072 3 252 1.0 25

1168073 3 249 1.0 25

1168074 3 318 1.0 32

1168075 3 284 1.0 28

1171051 3 217 1.0 22

1171052 4 283 0.5 28

1171053 4 464 0.5 46

1171054 3 185 1.0 19

1171055 3 216 1.0 22

1171056 4 425 0.5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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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모집단 rse 본

1171057 4 355 0.5 36

1171058 4 231 0.5 23

1171059 3 205 1.0 21

1171060 4 321 0.5 32

1171061 4 295 0.5 30

1171062 4 238 0.5 33

1171063 4 506 0.5 51

1171064 4 651 0.5 65

1171065 4 311 0.5 31

1171067 4 251 0.5 25

1171068 4 298 0.5 107

1171069 4 221 0.5 196

1171071 3 162 1.0 16

1171072 3 100 1.0 10

1174051 3 150 1.0 15

1174052 4 335 0.5 34

1174053 4 242 0.5 50

1174054 3 213 1.0 21

1174055 3 253 1.0 25

1174056 3 217 1.0 22

1174057 4 370 0.5 37

1174058 3 168 1.0 17

1174059 3 217 1.0 22

1174060 4 319 0.5 32

1174061 4 403 0.5 40

1174062 4 287 0.5 29

1174064 3 194 1.0 19

1174065 4 350 0.5 35

1174066 4 241 0.5 29

1174068 4 523 0.5 52

1174069 3 231 1.0 23

1174070 4 260 0.5 28





제3부

등록센서스 기반구축과

2005년 사후조사의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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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등록센서스 추진을 한 기반 마련의 당면과제

제1 머리말

본 장에서는 “행정자료를 이용한 등록센서스 시산에 한 연구”의 일부로

서 두 가지의 과제를 수행하고자 한다.하나는 등록센서스 추진을 한 센

서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있어서,주민등록자료,가족 계등록부,건

축물 장 등 주축 행정자료의 보완을 한 학 부자료,출입국자료,사회시

설자료 등의 활용방법에 한 사례연구이다.다른 하나는 2000년과 2010년

센서스 라운드에서 등록센서스 실시( 정)로 되어있는 국가의 제도 법률

기반 연구로서,여기서는 이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실정

에 부합되는 등록센서스 추진에 련되는 모델법안을 작성하는 것이 추가

과제로 설정되어 있다.

본 장에서는 두 가지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먼 ,우리나라와 같이 통

센서스를 실시해 온 연륜이 비슷하고 각종 법률이나 제도 구조가 등록

센서스를 추진하는데 비가 미흡하여 당분간 통 센서스를 고수하겠다

는 일본의 행정자료 이용에 련되는 실제상황이나 법률 기반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추가 인 검토 상이 되는 나라들은 싱가포르,이스라엘, 만을

포함한다.이들은 100% 완 한 등록센서스를 실시하고 있는 북유럽의 국가

들과는 달리,주로 아시아의 국가들로서,특히 근년에 통센서스에서 등록

센서스로 이행을 완료하 거나 이행 비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2011

년에 유럽에서 등록센서스를 실시하기로 하고 있는 독일,오스트리아,스

스 에서,부분 등록센서스 곧 행정자료와 그것을 보완하는 표본조사를 실

시하여 센서스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독일과 스 스를 연구 상

에 포함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2015년 등록센서스의 성공 추진을 하여,등록센서스의 행정

자료를 리하고 있는 행정안 부, 법원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단 의

주민등록부 자료,가족 계등록부 자료,건축물 장 자료는 물론,이것을 보

완할 수 있는 행정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률 ․제도 기반을 확실하

게 마련하는 것이 요하다고 단한다. ,이 게 확보된 행정자료를 이용

하여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의 개념정의와 일치하도록 자료의 표 화

용량 자료처리를 한 통계 DB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구체 으로,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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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자료와 건축물 장의 항목 형식과 인구주택총조사의 항목이 개념상 약간

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그러므로 행정자료를 활용하기 해서는 행정

자료 항목과 인구주택총조사 항목이 일치하도록 자료의 표 화 방안 마련

DB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음은 등록센서스 추진을 한 제도 ․법률 기반 마련을 하여,근년

에 등록센서스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법률체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정비되어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앞에서 본 연구는 100% 등록센서스를 실시하고

있는 북유럽의 국가를 극 인 비교연구나 검토의 상으로 삼지는 않는다

고 했다.실제로 이들 국가들은 이미 행정자료 이용을 한 계기 의 력

이나 등록센서스에 한 국민 합의보다는 행정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

인정보”의 보호에 특별한 심을 기울이고 있고,등록센서스 추진을 한 통

계법이나 센서스법이 구체 이고 명시 으로 마련되지 않기 때문이다.이 때

문에,본 연구는 이들 나라들은 상당 정도,인 이라기보다는 자연발생

과정에서, 통 센서스에서 등록센서스로 이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별도의 연구주제로 설정하지는 않는다(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forEurope,2006,2007).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재 경험하고 있는 통계환경의 악화는 물론 첨단

과학기술의 활용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통 센서스에서 등록센서스의 패

러다임의 변화를 착실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결국,등록센서스를 추진하는데 있는데 있어서 시간 으로 지

체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나 북유럽을 제외한 기타 지역의 유럽에 산

재해 있는 국가들은,100% 등록센서스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에 못지않게

센서스 실시와 련된 산 감의 요구나 개인의 사생활 의식의 고양이나

응답자의 부담경감이라는 통계환경의 악화에 따른 시 요구에 따른 국가

통계기 의 별도의 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라도,등록센서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센서스 추진에 필요한 내용들을 체계 으로 포함하는,새로운 센서

스를 추진하기 한 련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행정자료를 통계목 으로 이용하기 한 핵심 조건 하나는 개별

단 가 항상 독립 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하며,서로 다른 자료원과 매칭될

수 있는 “통합된 식별시스템”(unifiedidentificationsystem)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통합된 시스템이 없으면 행정자료를 토 로 하는 통계작성에

으로 필요한 서로 다른 행정자료를 오류없이 체계 으로 매칭하는 것

이 힘들다.최소 요구 조건은 기본등록부의 통합된 등록 시스템이다(United

NationsEconomicCommissionforEurope,2007).북유럽 국가들은 행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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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연결하는 매칭키(linkingkey)를 가지고 있는데,이 매칭키로 이용되는

것이 개인식별번호,수치주소(numericaladdresses),사업체번호이다.식별번

호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개별 단 의 이름,주소,생년월일 등

에 한 충분한 정보가 있으면 식별코드가 없더라도 식별이 가능하다

북유럽 국가 통계기 에서는 고유 식별코드를 사용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

기 때문에, 국 인 코드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다.그러나 북유럽 이외의

국가들에서는 식별코드가 아직 완벽하게 통계 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WallgrenandWallgren,2007).가형,동일한 식별코드를 갖는 두 개의 개별

단 가 있을 수 있는데,이것은 매칭 에러 문제가 일정 정도 항상 발생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등록자료를 이용하여 국가통계의 기본인 센서스 통계를 작성하기

해서는 련 행정기 간의 긴 한 조뿐 아니라 책임을 명확하게 공유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북유럽에서 등록 기반의 통계시스템을 만드는 데

는 국가 지원이 있었으며,통계법 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정책을

반 한다.이는 통계작성기 이 행정자료에 한 근에 해 행정당국과

상하는데 있어 강력한 지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 당국과 우호 인

그리고 한 력을 맺는 것은 행정자료의 효율 인 사용에 요하다.이

를 통해 등록부의 내용에 해 실질 인 향을 발휘하고 통계 목 을 한

행정자료의 이용에 한 이해를 확산시킴으로써 통계생산을 한 자료원이

개선될 수 있다.

행정장부는 규칙과 차가 변경할 수 있는데,이러한 변화가 통계 생산에

미치는 결과가 고려되어야 한다.가장 최선의 안 장치는 등록부와 통계 담

당자가 긴 한 력 계를 유지하는 것이다.이들 사이의 은 기록되어야

하며,담당자가 변경될 때 문서로 달되어야 한다.덴마크 통계청은 정부와

지방 행정기 시스템의 사용자 원회의 일원이며,등록부 개선 방안은 덴

마크 통계청이 여러 분야의 통계 역에 걸쳐 만들어 놓은 자문 원회에 의

해 일상 으로 논의된다(UnitedNationsEconomicCommissionforEurope,

2007).

핀란드 통계청(StatisticsFinland,2004)의 내용을 심으로 핀란드를 사례

로 행정자료의 통계 활용을 한 통계청과 다른 행정기 간의 조를 좀

더 구체 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재무부는 범 한 조사표를 바

탕으로 하는 마지막 센서스가 되어야 하는 1980년 센서스와 련해서,그리

고 등록기반 시스템의 발 을 해서 핀란드 통계청의 상을 명확하게 만

들었다.이러한 재무부의 재는 다른 행정당국에 한 핀란드 통계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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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치 강화에 도움을 주었다.핀란드 통계청은 각 등록당국에 해 담당자

를 지정한다.그의 업무는 당국자와 의사소통의 개방 채 을 유지하고, 련

분야 안에서의 변화를 모니터하며,등록자료의 통계 용 가능성을 유지

는 향상시키기 한 작업을 하는 것이다. 한 각 등록당국도 한 명의 통

계 담당자를 지명한다.한편 핀란드 통계청은 주요 문제를 토의하고 력의

진행 과정을 모니터하기 해 등록당국자의 최고 자와 연례 모임을 개최한

다.핀란드 통계청과 등록당국 사이의 이러한 력은 핀란드 공식통계 조정

시스템의 일부분이다.

기본 장을 유지하는데 책임 있는 정책담당자들이 ‘행정 장 리연

합’(RegisterPool)’이라는 태스크 포스(taskforce)를 운 한다.이 은 행정

장의 이용 가능성과 내 일 성 향상,내용․품질․ 근성 개선,효율

인 정보 시장의 창출을 한 등록당국자들 사이의 정보 교환과 력 증진을

목 으로 한다.핀란드 교통부,헬싱키 시,국토정보원,법무부,특허 등록

원회,지역 자치단체 연합,통계청,국세청,인구등록센터 당국자들이 재

‘행정 장 리연합’에 참여하고 있다.행정기 의 력은 ‘행정 장 리연

합’의 범 안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정규 인 합동 로젝트와 회의의

형태로도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이상에 본 것처럼,우리나라의 등록센서스 추진을 한 사

비 작업에서 주민등록시스템의 주민번호를 통계작성에서 사용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와 행정자료의 이용과 련하여,행정부처간 력은 등록센

서스의 추진에 련하여 반드시 언 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재,우리나라

의 등록센서스 추진계획에는 개인식별번호의 사용에 한 아이디어를 실행

에 구체화할 것인가에 한 방안은 모색되지 않고 있으며,행정기 의 부처

별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가운데,어떻게 행정기 간의 력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한 연구는 없는 편이다.이 문제는 필요한 로,보조 행

정자료를 이용하여,주축 행정자료를 보완하면서,등록센서스 실시를 한

행정자료 센서스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비 작업에서 반드시 언 하게 될

것이다.

제2 일본 국세조사의 제도․법률 기반

일본은 행정자료 이용에 하여 오랫동안 연구를 진행하여,인구분야에

해서는 통 센서스인 재의 “국세조사”(國勢調査)를 2010년에도 그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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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하기로 했다(StatisticsBureauofJapan,2009).무론,국세조사가 일본 통

계법에서 차지하는 자리는 우리나라의 인구주택총조사보다 훨씬 수 이 높

고,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다.한편, 경제통계,특히 국민소득 통계에 해

서는 행정자료의 이용을 극 화하는 “사업체모집단 장”(事業體母集團臺帳)

곧 유럽연합의 통계청 유로스타트(Eurostat)주도 아래 추진되고 있는 비즈

니스 지스터(businessregister)에 해당하는 것을 작성하여,각종 표본조사

에 활용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구체화하고 있다.

1.국세조사와 행정자료의 용도

유럽 경제 원회(ECE,EconomicCommissionforEurope)와 유럽연합 통

계청(Eurostat)이 공동주최했던 5월 10-11일의 등록센서스 문가 회의

(ExpertGroupMeetingonRegister-basedCensus)에서,일본은 당분간 등

록센서스를 도입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하고,시정 ( 町村)기 자치체가 행

정목 으로 사용하는 주민기본 장(住民基本臺帳)을 국세조사,곧 인구센서스

의 품질을 개선하는데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StatisticsBureau of

Japan,2009).그러나 이러한 통센서스 고수와 련된 최근의 상황이 일본

이 등록센서스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사실도

확인하 다.

가.행정자료의 유형

일본에는 내국인에게 용되는 호 ,주민기본 장이라는 두 종류의 등록

시스템이 있고,외국인에게는 외국인등록이라는 시스템이 있다.일본도 궁극

으로,등록센서스를 실시한다면 이 3종류의 행정자료를 이용하게 될 것이

므로,이들 행정자료의 특성을 설명하고,그들을 통계목 으로 이용할 수 있

는 가능성을 보기로 한다.

(i)호

먼 ,일본의 호 은 1872년 주소를 근간하는 근 명부로 작성되기 시

작했으며,제2차 세계 종 후 1947년에 친족 내 개인의 신분을 기록하

고 확인하기 하여 호 법(戶籍法)을 제정함으로 해서,새로운 호 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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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겨났다.호 은 시정 ( 町村)기 자치체의 사무소에 보 되며,등록지

외에 개인별로 (1)이름 (2)생년월일 (3)등록이유 등록일자 (3)생(生)부

모의 이름과 생부모와의 계 (4)(양자의 경우)양(養)부모의 이룸과 양부모

와의 계 (5)(부부의 경우)남편 는 부인 (6)다른 등록자료를 이용하여

입력된 사람의 경우,등록자료상의 정보 (7)법무부 장 의 정령에 의하여 선

정된 다른 항목의 자료 등을 포함한다(日本 總務省法令デ-タ提供システム,

2010a).

일본에서 2007년에 최종 개정된 호 법상의 호 제도는 두 가지 특징이 있

다.첫 번째 특징은 가족을 단 로 등록되기 때문에,부부와 같은 성씨의 자

녀들은 하나의 단 로 등록된다.따라서 자녀부부가 부모부부와 동거하는 경

우에는 이들은 별도로 등록된다. 하나의 특징은 “호 지”(戶籍地)로 불리

는 등록주소이다.일본 통계국은 호 의 등록주소는 통상 으로 출생지나

재 거주지이기는 하지만,이것이 개인의 실제 거주지 상황을 반 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사표와 지실사로 실시되는 국세조사 신에 호 자

료를 인구통계를 작성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단한다.

(ii)주민기본 장

주민기본 장은 1967년에 제정되어,최근까지 수차례 개정된 주민기본 장

법을 토 로 작성되며,기 자치체에서 유지 리된다.주민기본 장의 목

은 (1)거주지 증명,선거인명부 작성 등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2) 출입 등

의 거주지신고 간소화 (3)주민 련 정보의 정 리를 포함하며,일본국

의 모든 내국인은 거주지를 기 자치체에 등록할 의무가 있다(日本 總務省法

令デ-タ提供システム,2010b).한편,일본의 외국인은 주민기본 장이 아니라

외국인등록 장에 등록하게 되어 있지만.최근 2009년의 주민기본 장법 개

정으로 외국인도 2년 후에는 주민기본 장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서,외국

인등록 장은 주민기본 장과 일체화 될 망이다.

주민기본 장은 주민기본 장법 제7조에 의거하여,이름,생년월일,성별,

가구주와의 계,호 련 정보(호 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그 이

유를 기재함),거주일자,선거인명부 등록여부,국민건강보험․국민연 ․아

동수당․후기고령자의료․개호보험 수 자격 등 행정목 상의 정보 등의 항

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주민기본 장법은 주민이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

우에는 출입 사항을 시정 ( 町村)기 자치체에 2주일 이내에 신고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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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고 있지만,법규를 수하지 않는 상당수의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주

민기본 장을 토 로 작성한 통계가 일본의 실질 인 지리 인구분포를 반

하지 않으며,국세조사를 신하여 인구통계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여 히

문제 이 있다고 일본 총무성 통계국은 단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의 호 제도와 주민기본 장과 련하여,고령자 소재불명이

2010년에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일본 토쿄도(東京都)아다치쿠구

(足立區)에 거주하는 1899년 출생의 111세 남성이 만 남은 상태로 발견된

것을 계기로 하여,다수의 고령자가 호 이나 주민등록표 등의 공 장부상

에는 존재하지만,실제로는 생사 는 실제 거주지 등의 확인이 불가능한 사

례가 발견되었다.호 상 200세가 되는 사람이 장부상에는 존재하거나,주민

등록에서 말소되지 않는 사례에 해서는,연 여의 부정수 이나 시체유

기 등의 문제가 발각되기에 이르 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10년 8월 27일에 발표한 표본조사에서,85세 이상의

연 수 자 3%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정수 의 의가 있다고 보았다(日

本 厚生勞動省,2010). 2010년 9월 1일 시 에서 주민기본 장에서 확인된

100세 이상의 고령자 수 44,449명인데 반하여,면회 등 본인확인에 의한 소

재지와 생존이 확인된 사람이 23,269명에 이르 다.

한편,기 수명이나 80세 이상의 고령자에 한 통계자료는 센서스 자료에

기 하여 추계되는 것이며,남자 98세 이상 여자 103세 이상의 자료에 해

서도 표본수가 기 때문에 불확실한 수치일 뿐만 아니라,허 기록에 의해

서도 향을 받았음을 부인할 수 없다.

(iii)외국인등록 장

외국인등록 장은 1952년에 제정되고 2004년에 최종 개정된 외국인등록법

에 따라 시정 ( 町村)기 지자체 사무소에 리된다.이 법의 목 은 외국

인의 거주 신분 련 사항을 명백히 하고,외국인등록 업무를 장하여,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정 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외국인등록법은 일본 내의 모든 외국인은 일본에 입국 후 90일 이내

는 출생 시 에서 외국인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기 자치체의 사무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외국인등록 장에 기재되는 항목은 등록번호,등록일자,성명,생년월일,성

별,국 ,본국주소,출생지,직업,여권번호,여권발 일자,상륙허가일자,체

류상태,체류기간,일본 국내주소,가구주의 성명,가구주와의 계,(해당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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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이 가구주인 경우)가구원의 성명,생년월일,국 ,가구주와 가구원(가구

주는 제외함)의 계,(해당 외국인이 가구주인 경우),부모 배우자의 국

내 체류 시,부모 배우자의 성명,생년월일 국 ,외국인이 취업한 장

소 는 사무소의 이름 주소 등이다(日本 總務省法令デ-タ提供システム,

2010c).

외국인등록법 제8조는 외국인이 거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출입이 발생

한 시 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기 자치체의 사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그러나 외국인이 출입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이어서,일본

통계국은 외국인등록 장의 자료는 인구통계를 작성하는데 그 품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단한다.특히,외국인이 재입국 허가를 받고,출국하는 경우,

외국인등록 장의 등록상태는 그 로 유지되기 때문에,외국인등록 장의 기

록과 외국인의 실제 거주상태 간에는 괴리가 발생한다.사실,외국인등록에

기 한 체류외국인통계는 일본 국세조사의 외국인 총수보다 많다.일본은 외

국인등록 시스템을 변경하여,외국인도 주민기본 장에 편입하여 2년 이내에

일체화된 통계를 작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나.주민기본 장의 국세조사 활용

일본 통계국은 주민기본 장이 외견상 단히 좋은 데이터베이스인 것처럼

보이지만,그것을 국세조사 목 으로 사용하여 등록센서스를 실시하는 것이

실 으로 힘들다고 단한다.국세조사 상가구가 장기부재로 무응답 상

태로 남는 경우,연령,성별 등의 기본정보를 보완하기 하여 주민기본 장

의 정보를 이용한다.실제.2005년 국세조사에서 조사환경의 악화로 말미암

아 조사표가 제 로 작성되지 않고 반송된 조사표가 증가하 으며,이 때문

에 지조사원은 부재가구의 근린지역에서 획득한 정보를 토 로,성별,연

령,가구원수에 한 제한된 조사항목에 하여 주민기본 장의 정보를 체

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경우가 있었다. ,사생활 보호의식의 증 로 조사

상자의 일부는 고용 사업체의 이름,취업형태,주거면 등에 한 조사항

목에 한 응답을 주 하거나 거부하는 사태가 도시지역,특히 도쿄(東京)와

오사카(大阪)의 도시에서 속출하 다.

일본 통계국은 2010년 국세조사에서 행정자료 에서,주민기본 장은 국

세조사표의 무응답 항목을 보완하기 하여 계속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수립

하 다.일본 통계국은 주민기본 장의 기재사항을 국세조사 목 에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주민기본 장법에 명시화되어 있지 않지만,주민기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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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조의 “주민기본 장은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국가와 자방

자치단체 행정의 합리화에 기여하기” 한 행정 차의 토 ”(住民の利便を増

進するとともに、国及び地方公共団体の行政の合理化に資すること)가 되는 것

목 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국세조사 조사표에 의하여 해당 주민의

실제 거주가 해당 기 자치체에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세조사 목 으로 주

민기본 장의 기본정보를 획득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일본 정부가 지속

으로 국세조사 응답률이 조해지는데 한 비상 책(emergencymeasure)이

라고 볼 수 있다.일본 총무성 통계국은 주민기본 장은 “부분 등록센서

스”(partiallyregister-basedcensus)를 실시하는 국가들의 행정자료와 마찬가

지로,성별,생년월일,가구주와의 계 등의 몇 개 항목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지만,이들 기본항목은 국세조사 조사표의 무응답 는 조사객체에 의한

체 무응답 는 응답거부에 한 자료를 보완하고 최근의 조사환경 변화

에 따른 국세조사의 품질이 악화되는 사태를 조 이라도 개선하는데 도움을

것이라고 기 하고 있다.

다.행정자료의 여타용도

일본 총무성 통계국은 주민등록기본 장을 사용하여 국내인구이동통계를

성별,연령별,도도부 별로 작성하는데,작성주기는 월 단 ,연 단 로 되

어 있다. , 국 으로 월별 재추계인구(currentpopulationestimates)

그리고 도도부 별로 연 단 재추계인구를 작성하기 하여,국세조사 인

구(censuspopulation)와,출입국통계,인구동태통계 에서 출생등록과 사망

등록을 사용한다.물론,이들 자료는 주지하다시피,국세조사 인구를 제외하

고는 행정자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특히,이러한 사정은 반 으로 우리

나라는 물론 부분의 여타 통계 선진국들의 인구통계 작성 행과 유사하

지만, 재인구추계를 행정자료를 사용하여 작성함으로 해서,국세조사 인구

통계를 다양한 행정자료와 통합하는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2.국세조사 련 제도 법률

가.통계법 등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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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조 설명

1 1-4
총칙 (제1조-목 ,제2조-정의,제3조-기본이념,제4조-기본
계획)

2

1 5-8
제2장 공 통계의 작성,제1 기간통계 (제5조-국세통계,
제6조-국민경제계산,제7조-기간통계의 지정,제8조-기간통
계의 공표 등)

2

1 9-18

제2 통계조사 제1 기간통계조사(제9조-기간통계조사
의 승인,제10조-승인의 기 ,제11조-기간통계조사의 변
경 는 지,제12조-조치의 요구,제13조-보고의 의무,
제14조-통계조사원,제15조-입회검사,제16조-지방공공단체
가 처리하는 사무,제17조-기간통계조사로 오인시키는 조
사의 지,제18조-명령의 임)

2 19-23

제2 일반통계조사 (제19조-일반통계조사의 승인,제20조
-승인의 기 ,제21조-일반통계조사의 변경 는 지,제
22조-일반통계조사의 개선요구,제23조-일반통계조사의 결
과 공표 등)

3 24-25
제3 지방공공단체 는 독립행정법인등이 실시하는 통
계조사 (제24조-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통계조사,제25
조-독립행정법인이 실시하는 통계조사)

3 26-31
제3 잡칙(제26조-기간통계 작성방법의 통보 등,제27조-
사업체 모집단 데이터베이스의 정비,제28조-통계기 의
설정 등,제29조,제30조,제31조-통계 력

3 32-38

제3장 조사표 정보 등 이용 제공(제32조-조사표 정보
의 2차 이용,제33조-조사표 정보의 제공,제34조- 탁
에 의한 통계 작성 등,제35조-익명데이터의 작성,제36조
-익명데이터의 제공,제37조-사무의 탁 등,제38조-수수
료)

4 39-43

제4장 조사표 정보 등의 보호 조사표 정보 등의 정한
리）(제39조-조사표 보호의 상,제40조-조사표 이용

제한,제41조-비 수 의무,제42조-조사표 정보 등을
제공을 받은 자에 의한 정한 리,제43조-조사표 정보
를 제공을 받은 자의 비 수 의무 등,

5 44-51

제5장 통계 원회 (제44조-설치,제45조-소 업무,제46조-
조직,제47조- 원 등의 업무,제48조- 원의 임기 등,제
49조- 원장,제50조-자료제출 등의 요구,제51조-정령으로
의 임)

6 52-56

제6장 잡칙 (제52조-행정기 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
호에 한 법률 등의 용제외,제53조-공 통계의 작성방
법에 한 조사연구의 추진 등,제54조-공 통계 소재 정
보의 제공,제55조-시행 황의 공표 등,제56조-자료 제
출 설명 요구

7 57-62 제7장 벌칙 (제57조-제62조)

8 1-24 부칙(제1조=제24조)

자료:일본 총무성 통계국,http:///www.statistics.go.jp/

<  8-1> 본  2009  4월 1  시  신 통계   

일본의 경우,국세조사에 련된 제도나 법률은 통계법,국세조사령(내각총

리 신),국세조사시행규칙,국세조사의 조사구 설정에 한 성령(省令)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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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어 있다.일본은 1920년에 조사표와 지실사에 의한 최 의 근 인

국세조사를 실시하면서,국세조사에 한 법률을 제정하 으나 지 은 폐지

되고,종 국세조사법은 련 조항이 모두 통계법에 포함되고 있고,국세조

사는 통계법의 련규정에 의하여 국세조사령(내각총리 신),국세조사시행세

칙으로 운 되고 있다.

일본의 통계법은 제2차 세계 종 후인 1947년에 제정되었으나,2007

년 5월 23일에,국가통계(일본 통계법상의 용어로는 “공 통계”,곧 official

statistics라고 마땅함)의 체계 이고 효율 인 정비 유용성을 확보하기

하여 통계법을 면개정하기에 이르 다(日本 總務省法令デ-タ提供システム,

2010d).2007년에 면 개정되고,2009년에 시행된 신통계법의 핵심은 ① 국

가통계의 체계 ․계획 정비 ② 통계자료의 이용 진 ③ 통계조사 상

자의 비 보호 강화 ④ 통계 원회의 설치가 그것이다(<표 8-1>참고).

먼 ,일본 통계법은 국가통계의 체계 이고 계획정비 정비를 하여,“조

사통계”(surveystatistics)(통계작성을 일차 목 으로 하여 통계조사에 의

해 작성되는 통계)는 물론,“업무통계”(administrative-purposestatistics)(행

정업무를 원활히 하기 한 일차 목 을 달성하기 하여 공 장부를 데

이터베이스화하여 그것을 집계하여 작성하는 통계)와 “가공통계”(processed

statistics)(조사통계,업무통계,가공통계의 작성을 목 으로 생산된 통계의

결과를 가공하여 작성하는 제2차 통계)를 포함하여,국가통계기 이 작성

하는 통계를 상으로 한다. 구체 으로,신 통계법은 ① 국가통계의 종합

이고 계획 인 정비를 정부 체에서 진 시키기 하여,통계 원회의 조

사심의와 공청회 차를 거쳐서,내각회의의 결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

고,그 계획은 5년마다 보완하도록 되어 있으며 ② “업무통계”와 “가공통계”

뿐만 아니라,국세조사에 의하여 작성되는 국세통계(censusstatistics),국민소

득 계정(SNA,system ofnationalaccounts)등의 행정기 이 작성하는 요

한 통계를 기간통계(fundamentalstatistics)로 하고,이에 한 체계 정비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기 이 실시하는 통계조사에 해서는 조사

간 복을 배제하고,응답자 부담을 경감한다는 에서 총무 신이 통계조

사의 심사 조정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특히 기간통계를 작성하는 통계

조사,가령 국세조사에 해서는 보고의무 곧 조사표의 문항에 하여 정보

제공을 해야 하는 의무에 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는 통계자료의 이용 진에 련되는 것으로,학술연구 목 이나 학

등의 고등교육 목 을 목 으로,이용자 요구에 따라 집계된 통계를 제공하

며,익명자료 곧 통계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개인이나 기업을 특정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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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태로 가공한 데이터를 용하여 통계작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셋째는 통계조사 상자에 한 비 보호의 강화로,통계작성에 련되는

목 이외에 통계자료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사람이나 비 수 의무를

반하는 사람에 한 벌칙을 강화하여,개정 이 에는 벌칙이 “1년 이하의 징

역이나 10만 엔 이하”의 벌 이었으나,개정 이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는 100만 엔 이하”로 벌칙을 강화하 다.특히,국세조사와 같은 기간통계조

사의 경우에는 이와 구분이 되지 않은 표시나 설명을 하여 정보를 얻는 행

를 하고,이를 반하거나 미수도 포함하여 “2년 이하의 지역 는 100

만 엔 이하”의 벌 을 부과하도록 하 다.

마지막은 통계 원회의 설치인데,이것은 문 이고 립 이고 공정한

통계심의기 으로서,13명 이내의 학식경험자로 구성된다.통계 원회는 기

본계획의 안과 기간통계 등에 한 조사심의를 실시하고, 계부처의 장 에

게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여 공 통계에 한 요한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나.센서스 행정자료 련 사항

일본의 2009년 4월에 실시된 신 통계법은 인구센서스,곧 국세조사에 련

된 사항을 명시 으로 규정하여,인구센서스가 국가통계 특히 기간통계조사

로 갖는 의미를 특별히 강조한다.신통계법의 제1장 총칙의 제2조에서는 인

구센서스 곧 국세통계를 국민경제계산(SNA,system ofnationalaccounts)을

기간통계라고 명시 으로 규정하고(제4항 제1목),국세통계,센서스통계에

한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다. 신통계법은 「행정기록정보」란 행정기

가령 총무성의 주민기본 상을 리하는 직원이 직무상 작성 는 취득한

정보이며,해당 행정기 의 직원이 조직 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해당

행정기 이 보유하고 있는 것 .행정문서(행정기 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

개에 한 법률(1999년 법률 제 42호)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행정문서를

말한다)에 기록된 것（기간통계조사 일반통계조사와 련되는 조사표 정

보,사업체 모집단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 익명데이터를 제

외한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신 통계법의 제5조에는 국세통계에 하여 다음과 같은 3개 항의 규

정을 포함하고 있다.곧 (1)총무 신은 일본에 거주하는 자로서 정령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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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가구에 한 수조사를 실시하고,이것을 기 로 작성하는 센서

스 통계를 작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2)총무 신은 항에 규정한 센서스

통계를 10년마다 실시하여 센서스 통계를 작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다만,

해당 인구센서스를 실시한 해로부터 5년째에 해당되는 연도에는 간단한 방

식으로 센서스 조사를 실시하여 센서스 통계를 작성한다.(3)총무 신은

항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로 센서스를 실시하

여 센서스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일본의 국세조사는 통계조사로서 법 지 를 통계법에 확보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국세조사에 의하여 작성된 인구통계는 법정인구(legalpopulation)

로서,일본국회의 하원에 해당하는 “ 의원”소선거구를 획정하는 기 ,

역지자체,시정 ( 町村)기 자치체의 의원수를 정하는 기 ,지방교부세의

교부 산정의 기 으로 사용된다.추가 으로,일본의 국세조사는 복지정책,

생활환경정비,방재 책 등의 국가,지방공공단체의 행정시책의 기 자료로

사용되며,학술,교육,민간 등에서 범하게 이용되며,특히 인구의 장래추

계, 고교의 교육용 자료,기업의 수요 측(demandforecasting)이나 포

등의 입지계획(sitingplanning)등에 사용되고 있다.

추가 으로,신 통계법은 구( )통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의 징집명령

(徵集命令,requisition)을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지만,행정자료의 이용과

련하여 "사업체모집단 데이터베이스"(businessenterpriseframedatabase)를

구축함에 있어서, 련기업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다.신통계법에는 제27조 (사업체 모집단 데이터베이스

의 정비에 “총무 신은 행정기 ,지방공공단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신

고를 실시한 독립행정법인 등(이하「신고독립행정법인 등」라고 한다)에 의

한 정확하고 효율 인 통계작성 통계조사에서 조사 상자의 부담을 경감

할 목 으로 기간통계조사 는 일반통계조사와 련되는 조사표 정보 이용,

법인,그 외의 단체에 한 조회,그 외 방법으로 사업체 모집단 데이터베이

스를 정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연구자의 단으로 재는 일본 통계국이

당분간 인구센서스,국세조사를 통 센서스 방식으로 실시할 것을 고수하

겠지만,장래에는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단하고 있기 때문

에,이에 알맞은 통계법의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단한다.

디.주민기본 장 네트워크 시스템

일본에서 향후 등록센서스를 실시한다면,1999년 주민기본 장법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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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을 통하여 발표된 주민기본 장 네트워크 시스템이 등록센서스의 데이

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핵심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이것을 약간 검토하기

로 한다.주민기본 장 네트워크 시스템(주기네트)住民基本台帳ネットワーク,

BasicResidentRegisterNetworkSystem)의 목 은 주민의 편익을 향상하

고,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합리화하기 하여,거주 계를 공증하는

주민기본 장을 네트워크화하여, 국 공통의 본인확인(personal

identification)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일본의 주기네트는 역자치체,기 자치체, 국센터 행정기 을 연결

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국센터는 지정정보기 인 지방자치정보센터가 운

하도록 되어 있다.주기네트에 소장되는 정보는 본인 확인 정보라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다.본인 확인 정보는 주민표 코드와 4가지 정보(성명,

생년월일,성별,주소) 변경 정보 불리는 이러한 변경 내용과로 구성되며,

변경정보는 변경일자 변경사유가 포함된다.본인 확인 정보공개 청구

정정 신청은 도도부 지사 는 지정정보처리기 에 해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기 자치체 시정 의 커뮤니 이션서버(CS)는 계용 서버가 설치된 기존

업무네트워크와 주기네트 회선에 별도의 방화벽을 통해 연결한다.기존 주민

기록시스템과 업무네트워크 측의 방화벽을 통해 통신을 한다. 한 CS터미

이라 불리는 검색용 단말기가 있고 CS와 통신하여 주기네트 상의 정보를

검색 표시할 수 CS단말기는 CS와 동일한 네트워크 세그먼트 방법과 비즈

니스 네트워크에 방화벽을 통해 CS에 액세스하는 경우가 있다. 역자치체

인 도도부 에도 서버가 설치되어 있으며,방화벽을 통해 주기네트 회선에

연결하도록 되어있다.

국센터에 업무/DB서버와 정보제공서버가 설치되어있다.업무/DB서버

는 주민표 코드를 할당한 사람을 상으로 모든 정보를 유지하는 것이며,정

보제공서버는 행정기 의 검색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주기네트 회

선과 행정기 사이의 통신회선 모두 방화벽을 설치하며, 국센터의 주소는

공개되지 않는다.주기네트 회선은 용회선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그러나 그것은 용회선이 아니라 IP-VPN을 재 사용하고 있다.

일본 최고재 소는 2008년 3월 6일에 주기네트의 리 이용하는 행 는

일본 헌법 13조의 국민 사생활 보호 규정을 반하지 않는다고 하여,총무성

e-Japan 로젝트가 그 로 추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다(KyotoNews,

2008). 결 내용에는 주기네트에서 리되는 본인확인정보는 이름,생년월

일,성별,주소 등으로 완성되는 4개의 정보로,주민표 코드 변경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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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1> 본 주 트  : 치체, 역 치체, 

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며,그 4개의 정보는 일본 국민이 사회생

활을 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범 의 다른 사람에게 당연히 제시되어야

할 개인정보이며,변경정보도 입, 출 등의 이동 사유,이동연월일 이

동 의 본인확인 정보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모두 개인의 내면

에 련되는 익명성(anonymity)이 큰 정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일본 최고재 소는 주기네트에 의한 본인 확인 정보의 리,이용 등은 주

민기본 장법에 근거하여 주민 서비스의 향상 행정 사무의 효율화라고

하는 정당한 행정 목 의 범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 보고 있다.주민기본 장 네트워크의 시스템상의 결함 등에 의해 외부로

부터 부당하게 속되는 등 본인확인 정보가 용이하게 설 하는 구체 인

험은 없는 것,수령자에 의한 본인 확인 정보의 목 외 이용 는 본인

확인 정보에 한 비 의 설 등은 징계처분 는 형사 처분의 상이 되

고 있으며,주민기본 장법은 역지자체에 본인확인 정보의 보호에 한 심

의회를,지정정보처리기 에 본인확인 정보보호 원회를 설치하는 등, 본인

확인정보를 확실히 처리하기 하여 제도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 등에

비추면,주기네트 기술상 는 법제도상의 미비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그 때문에 본인확인정보가 법령 등에 근거하지 않거나 는 정당한 행정목

의 범 를 일탈해 제삼자에게 개시 는 공표되는 구체 인 험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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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결하 다.

,일본최고재 소는 행정기 개인정보보호법을 인용하여,행정기 의 재

량에 의해 이용목 을 변경해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으며,

행정기 은 법령이 규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하여 필요한 범 내에서,

한편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이용목 이외의 목 을 해서 보유 개인정

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고 있지만,주기법 제30조,제34조 등의 본인확인

정보의 보호 규정은 행정기 개인정보보호법을 우선해서 용되고,시스템

상 주기카드 내에 기록된 주민표 코드 등의 본인확인정보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 행정기 의 컴퓨터에 남게 되는 구조가 아니며,데이터 매칭은 징계

처분,형사처분의 상이 되어, 행법상 본인 확인 정보의 제공이 인정되고

있는 행정사무에 해서 취 되는 개인정보를 일원 으로 리할 수 있는

기 는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주기네트에 의해서 주

민 개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주민표 코드를 첨부되어 데이터 매칭되어 본인

이 기치 않을 때에 기치 않은 범 에서 행정 기 에 보유되어 이용되는

구체 인 험이 생기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일본 최고재 소는 행정기 이 주기네트에 의하여 주민의 본인확인 정보를

리,이용하는 행 는,개인에 한 정보를 함부로 제삼자에게 개시 는

공표하는 것이 아니며,해당 개인이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일

본 헌법 13조에 의해 보장된 상기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자기의

라이버시에 련되는 "정보취 에 한 자기결정권"(rightto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내지 이익이 법으로 침해되었다고 하는 주장에도 이유

가 없다고 결하 다.

제3 싱가포르 등록센서스의 제도․법률 기반

1.행정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차

싱가포르에서 등록센서스는 2000년과 2010년에 추진되었다(Singapore

DepartmentofStatistics,2002,2010).등록센서스 추진을 해서 개발된 행

정자료는 가구등록데이터베이스(HRD,Household Registration Database)와

국주택데이터베이스(NDD,NationalDatabaseonDwellings)로서,이 등록

장은 인구와 주택에 련된 기본정보를 제공한다.가구등록데이터베이스와

국주택데이터베이스의 개발과정을 추 하고,데이터베이스 통합과 자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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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에 련된 쟁 을 논의하기로 한다.

가.행정자료 센서스 데이터베이스의 개

가구등록데이터베이스(HRD)는 싱가포르 국민(citizens)과 주권자

(permanentresidents)의 개인 련 기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창고로서,유럽

의 등록센서스 실시 국가에서 볼 수 있는 “ 앙인구 장”(centralpopulation

register)에 해당한다.해당 데이터베이스는 인구동태통계나 여타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분기별로 유지․보수되고,업데이트되도록 되어 있다.한편, 국주

택데이터베이스(NDD)는 싱가포르 내 모든 거주자의 주소 장(address

register)이다.이것은 행정자료와 장 표본조사를 통하여 월단 로 업데이트

된다.이 데이터베이스는 싱가포르 통계국이 실시하는 가구조사들,특히 분

기별로 실시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표본추출틀(samplingframe)을 제공하

는 자료창고이다(SingaporeDepartmentofStatistics,1999,2002,2003).

나.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싱가포르 통계국은 1990년 반,장기 으로 조사표를 이용하는 통센

서스에서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등록센서스로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단을 하 다.당시,가구등록데이터베이스(HRD)는 다행히,행정자료 정비가

공공기 에서 확산되는 시 에서 구축되기 시작하 다.

(i)등록 장 이용에 한 실험

1990년 인구센서스 실시 기간 에,싱가포르 통계국은 등록 장의 이용에

한 테스트에 착수하 다. 공공기 으로부터 개인 련 정보를 획득하여,

그것을 통합하여, 지실사 조사표에 사 인쇄하 다.따라서 개별가구를

방문하는 조사원은 모든 가구원에 한 기본정보가 있는 조사표를 가지고

지실사를 하 다.응답자들은 사 에 인쇄된 정보(pre-printedinformation)

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필요한 경우 재편집이 가능하도록 하 다. 이 실

험결과에 의하면,싱가포르 인구의 반 특성이 행정자료 데이터베이스와

지실사에 의하여 작성된 센서스 자료와 그리 다르지 않은 것으로 명되

었다.이러한 결과를 토 로,싱가포르 통계국은 등록센서스 로젝트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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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단하 다.

(ii)가구등록데이터베이스 개발

1990년 인구센서스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싱가포르 통계국은 가구등

록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기 하여 노력하 다.1992년 싱가포르 통계국과

통산부 산정보국 고 리 이 덴마크와 스웨덴을 방문하 다.당시의 북

유럽 국가들은 오랫동안 인구 장을 유지․ 리하여 왔으며,덴마크는 1970

년 이후 인구주택총조사의 통 방식을 포기하 으며,스웨덴은 산화된

인구 장의 가용정보를 센서스 조사표에 사 인쇄하여, 지실사의 효율성

을 높이는데 사용하고 있었다.

가구등록데이터베이스는 1995년 6월 말 재 싱가포르 내무부 인민망

(PeopleHub)과 1990년 센서스 데이터베이스에서 1회에 걸쳐 자료를 추출하

여 구축하 다.이들 데이터베이스에서 악된 국민과 주권자의 고유식별

번호(UIN,UniqueIdentificationNumber)를 이용하여,거주지에 따라 개인

련 정보를 통합할 수 있었다.개인 련 정보 등의 핵심변수로 구성되는 가

구등록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다른 공공기 이 유지․ 리하는 행정데이

터베이스와 분기별로 매칭하여,이 데이터베이스가 “최신식 통합통계시스

템”(integratedandupdatedstatisticalsystem)으로 리되는 것을 가능하도

록 하 다.

(iii) 국주택데이터베이스의 개발

국주택데이터베이스(NDD)는 1980년 인구센서스의 부산물로 개발된 자료

창고이다.센서스에서 집계된 모든 단 주택의 기록을 이용하여,주택모집단

틀(MaterHouse Frame)을 구축하 다.이 자료에 주택개발공사(Housing

andDevelopmentBoard)와 여타 공공기 의 정보를 월단 로 업데이트하

다.1996년에 이 데이터베이스는 국주택데이터베이스로 다시 명명되고,주

택 련 정보를 보강하 다.

다.자료 업데이트 빈도

자료를 얼마만큼 자주 업데이트하는가?여기에서는 가구등록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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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료 형 빈도

상 산 별

사망 별

별

별

혼 별

주 변경 별

혼 매

재 / 매

료: 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 (2002), Census of Population 2000 
Administrative Report

<  8-2> 가 등 스  료 형별 업 트  빈도

(HRD)와 국주택데이터베이스(NDD)의 업데이트 빈도에 한 정보를 제공

한다.

(i)가구등록데이터베이스(HRD)

가구등록데이터베이스는 정례 으로 업데이트되어 싱가포르 국민과 주권

자의 인구 련 기본정보를 종합 으로 장하는 창고로 발 하 다.모든 시

에서,정상출산,사망,시민권 획득,시민권 무효, 주권 획득, 주권 무

효,혼인,이혼,주소등록 변경,재 학교,최종학력 등에 한 정보를 획득하

도록 되어있다.가구등록데이터베이스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빈도는 다음

과 같다.

가구등록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자료의 품질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하여

업데이트 과정에서 오류수정 검 차를 마련하 다.타당성 는 편집 검

차를 통과하지 못한 개인기록은 정 검토의 상이 된다.필요한 경우에,

자료제공기 에 자문을 구하기도 한다.

(ii) 국주택데이터베이스(NDD)

국주택데이터베이스(NDD)는 개인주택과 공공주택에 하여 주소기록을

매칭하여 자료를 업데이트한다.거주지 주소는 국수치주소(NCA,National

CodedAddress)포맷으로 개별 으로 장된다.NCA 포맷은 단 거처의

주소유형,주택 는 블록 번호,가로 코드,층수,단 거처 번호 등을 확인



406

 료 형 빈도

공공주택 매월

신규보고 민간주택 매월

 민간주택 매월

연 동산 평가액과 동산 별

동차 여 별

지리  경계 별

료: 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 (2002), Census of Population 2000 
Administrative Report

<  8-3> 주택 스  료 형별 업 트  빈도

해주는 25바이트 필드로 구성되며, 싱가포르 정부부처가 채택하는 표 포

맷이라고 보면 되겠다.

국주택데이터베이스는 <표 8-3>에서와 같이 주기별로 업데이트된다.

다.조사항목

(i)가구등록데이터베이스 조사항목

가구등록데이터베이스는 싱가포르 국민과 주권자의 일차 조사항목과 보

조 조사항목을 포함한다.일차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고유식별번호(UIN,UniqueIdentificationNumber)

•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연령

• 혼인상태

• 시민권자 여부

보조 조사항목에는 단 거처의 유형,최종학력,재 학교,재 기간 등을

포함하고 있다.

(ii) 국주택데이터베이스 조사항목

개별 단 거처에 하여, 국주택데이터베이스는 주거유형,우편지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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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NCA 포맷으로 장하고 있다.이 데이터베이스는 1998년에 보강되어

서,부동산세율,연 단 부동산 평가액,자동차 소유여부 자료를 개별 단

거처에 하여 기록하고 있다.

라.데이터베이스 통합의 필요조건

싱가포르는 인구․주택센서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하여 통합 데이

터베이스 시스템을 활용한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 선두그룹에 속한다.이

들 통계데이터베이스는 다른 정부기 행정자료와의 매칭을 통하여 규칙

으로 업데이트된다.이러한 작업을 진행하기 하여,3가지 필요조건이 있는

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a)개인기록을 매칭하기 한 표 키(standardkey)가 있어야 한다.싱가포

르에는 국 표 키가 고유식별번호(UIN)로,이것으로 싱가포르 국민과 주

권자 모두에게 부여된 9비트 필드와 검수치로 구성되어 있다.가구기록에

해서는 주소 표 키가 NCA 포맷으로 정리되어 있으며,싱가포르 정부부

처가 부분 채택하고 있는 표 키이다.

b)효율 인 자료 리 시스템과 용량 자료를 장할 수 있는 능력이 필

요하다.정보통신기술의 격한 발 은 데이터베이스의 통합과 장을 기술

으로 가능하게 만들었다.

c)공공기 간의 력이 필요하다.이것은 공공기 이 자료 항목과 분류

시스템을 공유해야 하는 계획단계는 물론 등록센서스의 추진단계와 실시단

계에서도 요하다.

마.데이터베이스 통합의 핵심 쟁

규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유지․보수하는데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

면,통계청은 데이터베이스에 향을 주는 두 가지 핵심 쟁 ,곧 자료보안

과 자표품질의 문제에 심을 기울여야 한다.보안조치는 자료를 보호하기

하여 비 보호,법률 ,행정 ,기술 조치 등을 포함한다.자료품질 문

제는 포 범 ,개념,코딩,분류,기 시 차이,행정자료 오류,특이자료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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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자료 보안․보호

통합데이터베이스 내에 포함된 정보를 부분 으로 는 체 으로 변경하

거나 괴하려는 불법 인 속으로부터 통합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조치

가 있어야 하겠다.

① 비 보호 법률 조치

특정 데이터베이스를 매칭하여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상당한

장 이 있기는 하지만,데이터 보안조치의 반은 심각한 결과를 래할 수

있다.따라서 데이터의 비 보호 조치를 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한 가

지 방법은 입법을 통한 것이다.싱가포르의 경우,통계국은 통계법과 센서스

법에 의하여 해당권한을 부여받고 있여 련 법률은 통계자료의 수집,편집,

출 에 한 핵심 입법이여 해당 법률은 비 정보의 보호나 발표를 규제하

며,가구등록데이터베이스(HRD)와 국주택 장(NDD에 포함된 자료는 통계

법에 의거하여 획득된 것이고 그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다.

② 행정 조치

법률 조치와 더불어,행정조치가 정보의 무단 공표를 방지하기 하여 취

해지도록 되어 있다.이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a)신참 직원들을 조직문화에 익숙하도록 하여,데이터 보호의 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한다.

b)주요 일은 키와 자물쇠로 채워서 보안조치를 강화한다.

c)정보나 자료를 민감성이나 보안 수 에 의거하여 분류하고, 정 수

의 보호등 을 부여한다.

d)"알 권리“(righttoknow)의 원칙을 엄정하게 집행하여,정보 는 데이

터에 한 지식,소유 는 근을 인가된 직원에게만 엄격히 제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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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③ 기술 조치

정보기술의 변화추이나 데이터베이스 의존경향은 기술 에서 데이터

베이스에 포함된 자료를 보호하기 한 엄격한 조치가 기술 으로 강구되어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다음 조치가 데이터베이스의 안 확보와 정보 보

호를 목 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a)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는 물리 으로 안 한 사이트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 되어야 한다.이러한 사이트는

인가도지 않은 방문객에게는 근이 철 히 쇄되어야 마땅하다

b)컴퓨터 시스템은 이용자로 하여 이용자 ID와 비 번호를 이용하여

개인 신분을 확인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비 번호는 한 달에 한 번씩은

변경되어야 한다.통계국의 직원도 그들의 이용자 ID나 비 번호를 노출

하거나 공유해서는 안 된다.

c)불법침입에 비하여 방화벽을 설치하고,내부시스템과 외부시스템 간

의 계를 연할 수 있는 조치를 강화한다.

d)자료 송은 보안장치가 마련된 이메일 네트워크나 인가된 직원의 디스

켓이나 카트리지를 통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e)데이터베이스 속권한은 극소수의 인가된 통계국 직원들에게 제한되어

야 한다.

f)자료 업데이트를 한 IT 로그램의 변경은 그들을 실시하기 에 인

가되어야 한다.

g)데이터베이스 변경내역은 보안 검을 목 으로 외없이 상세히 기록되

어야 한다.

(ii)자료의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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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통합의 핵심쟁 의 하나는 행정자료를 추가할 때 자료의 품질이

나 정확성이 손상을 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다양한 행정자료를 원천으

로 하여 정보를 통합하는 경우에,다음 역에 하여 심과 노력을 기울이

고 필요가 있다.

a)집계범

개별 데이터베이스는 상이한 부분을 목표모집단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상이한 행정자료의 정보를 통합하는 것은 기록의 일 성 부재나 복기

재를 야기할 수 있다.상당한 자원과 시간을 소요하여서라도 집계범 문

제를 분석하고 그것의 오류를 정정할 필요가 있다.

b)개념과 정의

상이한 공공기 은 유사한 조사항목에 하여 상이한 개념과 정의를 이

용할 수 있다.자료를 통합하는 기 들은 개념을 표 화 는 조정하고

자료의 일 성을 유지하기 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c)코딩과 분류

상이한 데이터베이스는 상이한 코드(부호)와 분류 시스템을 채택하는 경

우가 있다.데이터를 통합하는 기 은 코드변환표(codeconversiontable)

를 작성하여 코드문제를 정확히 계획하여 분류상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d)상이한 기 시

등록센서스에서 센서스의 기본원칙인 “동시성”(simultaneity)원칙은 지

켜져야 하지만,데이터베이스별로 기 시 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데이

터를 통합하는 기 은 모든 조사항목의 기 시 이 동일하도록 하는데

특별한 심을 기울여야 한다.



411

e)행정오류

데이터베이스는 정보가 오래된 것이나 결측값(missingvalue)으로 된 것

을 포함할 수 있다.데이터 통합을 담당하는 기 은 이러한 부정합성이나

오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가령,가구등록데이터베이

스나 국주택데이터베이스는 자동화된 오류 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서,다양한 정부부처의 행정자료를 통합하는데 있어서 상세한 알고리듬

체크나 표 수치 검의 과정을 포함한다.

f)회귀 사건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경우에는 아주 희귀한 사건을 포함할 수 있다.데이

터를 통합하는 기 은 이들 기록을 검하여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가능하면 자료제공기 과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바.자료품질 확인방안

가구등록데이터베이스와 국주택데이터베이스가 자료로서 정확하고 품질

수 이 우수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하여,싱가포르 통계국은 규칙 인 검

방안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데이터베이스를 검하고 clean-up하기

하여 다음의 3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i)공식 추계인구와의 비교연구

싱가포르 통계국은 가구등록데이터베이스에서 획득한 인구규모를 매년 공

표되는 재추계인구(currentpopulationestimates)와 비교연구를 하도록 하

고 있다. 재인구추계인구는 1990년 센서스 기 인구에 자연증가와 국제인

구이동을 합산하여 획득하는 수치이다.당 에는 가구등록데이터베이스와 공

식 재추계인구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오류의 원인을

확인하고,자료제공기 의 도움으로 가구등록데이터베이스의 개인기록 오류

를 정정함으로 해서 그 차이를 이기 한 단계 조치가 강구되었다.

(ii)정보 업데이트를 한 소규모 표본조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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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항목(한 ) 조사항목( 문) 1995년 12월 2000년 6월

고유식별번호 UniqueIDNumber(UIN) 100.0& 100.0%
거주상태 Residentialstatus 100.0% 100.0%

성명 Name 100.0% 100.0%

성별 Sex 100.0% 100.0%
출생연월일 Dateofbirth 100.0% 100.0%

혼인상태 Maritalstatus 92.7% 99.5%

인종/종족집단 Ethnicgroup 99.9% 100.0%

방언집단 Dialectgroup 99.9% 100.0%

출생국 Countryofbirth 100.0% 100.0%

시민권 여부 Citizengroup 100.0% 100.0%
주소 Address 92.9% 999.5%

<  8-4> 싱가포  가 등 스  료  검결과 

2000년 센서스를 개시하기 직 ,75세 이상 노인의 “거주지” 검은 우편

조사표에 의하여 실시되었는데,이것은 그들의 거주지와 행방을 악하기

한 것이었다.고령자 련 시설에서 나온 고령자 정보와 함께,이 조사결과

는 가구등록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는데 사용하 다.이 통계조사는 고령

자 의 일부는 국내이동, 는 해외이동을 하 거나 주소를 변경하여 고령

자 시설에 거주하는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국주택데이터베이스에 해서는 규칙 인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베

이스에서 단 거처의 실체 지 를 악하고자 노력하 다.특정 단 거처

가 없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장조사원이 그것의 진 를 악하도록 하 다.

주요 부동산 개발업자와 연락하여,특정의 규모 주택 로젝트가 “임시 유

허가”의 발부 여부 는 특정 사이트의 멸실(demolition)여부 등을 확인하

도록 하 다.

(iii)추가 인 매칭작업 자료 확인 작업

싱가포르 통계국은 내무부의 가사업무 종사자의 일,15세 미만 학령인구,

우편번호부 등을 가지고 매칭작업을 추가 으로 실시하여 가구등록데이터베

이스(HRD)와 국주택데이터베이스(NDD)의 자료에 하여 정확성을 검

하는 조치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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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료의 완 성

가구등록데이터베이스의 주요 조사항목의 품질은 핵심 조치를 실시한 후

에,완 성의 면에서 단히 우수한 것임이 명이 되었다. 부분의 조사항

목은 그 품질평가에서 집계범 가 100%에 이르 다.데이터베이스에 조사항

목별로 개별기록에서 결측값(missingvalue)은 존재하지 않았다.

혼인상태나 주소에 한 조사항목은 집계범 가 100%에 이르지 않았다.그

러나 이들 조사항목은 1995년 가구등록데이터베이스가 도입된 후,모든 거주

자에 해서 완 성이 93%에서 99.5%로 개선되었다.주소지의 집계범 가

100%에 이르지 않는 것은 등록시 에 정확한 거주지를 기재할 수 없는 새로

운 주권자들 때문에 그런 주권자들 때문에 혼인상태에 해서,집계범

가 100%에 이르지 않는 이유는 해외결혼과 같은 결혼건수는 련기 에 등

록되지 않은 사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밝 졌다.

이상의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싱가포르 통계국은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정

확한 인구규모와 인구 련 기본특성에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확신

하면서 등록센서스를 실시하기로 결정하 다.싱가포르에서 법률 환경이나

자료의 비 수 조항은 련 행정정보의 공유를 허용한다.더욱이,이러한

근방법을 채택하는데 있어서 비용 감은 상당한 수 에 이르는 것으로

악되고 있다.

싱가포르 통계국은 2000년 이후에는 가구등록데이터베이스와 국주택데

이터베이스의 기록들을 추가 으로 통합하여 인구의 연속측정시스템을 사정

권으로 하고 있다.소규모의 정례 인 통계조사의 시스템을 확립하여,행정

자료에서 얻을 수 없는 자료를 획득하고 어느 시 에서 심 상이 되는 인

구 상과 사회 동향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싱가포르 통계국의 심이다.

2.센서스 련 법률․제도 기반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의 도시 국가이며,법률과 그 집행이 매우 엄격한

나라로 유명하고 경제 으로 아주 풍요로운 국가이다.정부의 외형은 내각책

임제에 의한 의회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서양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그 로 따르는 것은 반 하고 있다.특히 표 의 자유와 같은 법은 "다민족,

다종교 사회"(multi-ethnic,multi-religioussociety)인 싱가포르의 국가 이익

을 해서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가령,집회나 반국가 발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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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쉽게 2~3개월 정도는 감옥에 수감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 통센서스의 경험 =등록센서스로의 이행

싱가포르 통계국은 2000년에 등록센서스로 이행하면서,1990년 센서스에서

정부의 행정자료 기록을 연계하기 하여 내국인과 주권자에 해서는 고

유식별번호(UIN,uniqueidentificationnumber)를 사용하고,외국인에 해

서는 외국인식별번호(FIN,foreignidentificationnumber)를 사용하는 문제에

을 맞추기 시작하 다. 교육 련 정보는 개인의 기본 인 인구통계

특수사항과 통합되어,센서스 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

다.가능한 범 안에서,센서스 조사표는 센서스 사 데이터베이스의 자료

를 미리 인쇄하여 배포하 으며,그것의 사실여부를 응답자가 직 검할

수 있도록 하 다.싱가포르의 1990년 센서스는 지실사가 자료수집의 주

요 수단이었다. 3500명의 센서스 조사원이 동원되었으며, 센서스 지실사에

서 수집된 자료는 코딩, 자료입력, 검정, 통계표 생산을 통하여 처리되었다.

싱가포르 통계국은 1990년 센서스 이후, 인구통계를 수집하는 체

임을 재검토하고, 2000년 센서스를 한 방법과 차를 개선하기 한 새로

운 방법을 모색하 다. 당시 싱가포르 통계국은 인구통계의 수집에 한

향을 주고 있는 3가지 추세를 확인하 다. 하나는 포 인 인구자료에

한 수요가 증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둘째는, 인터넷, 데이터베이스, 통

합형 콜센터(callcenter)기술의 범 한 이용을 포함한 정보기술 명

(informationtechnologyrevolution)은 자료수집과 자료캡쳐(datacapture)에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1980년 이

후 개발되어 왔던 행정자료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성과 신뢰도는 용량의 행

정자료가 매칭기법을 이용하여 연계될 수 있고, 업데이트될 수 있으며, 

통계작성목 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싱가포르의 2000년 등록센서스는 이러한 추세를 바탕으로,본격 으로 행

정자료를 이용하여,인구통계와 주택통계에 한 행정자료 기반 센서스 데이

터베이스를 구축하고,행정자료에서 입수할 수 없는 조사항목에 해서는 센

서스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새로운 방식의 센서스를 구상하는 단계로 나아가

게 되었다.

나.싱가포르의 통계법과 센서스법



415

조항 내용 비고

1 법률의 약칭

2 해석 용어의 정의 익명화된 마이크로 데이터,공공긱 ,정보
제출명령서, 연구/통계부서, 통계목 의
정의

3 통계국 연구/통계부서 통산부 산하의 통계국과 통계국장의 시도
를 받는 연구/통계부서에 한 정의

4 국가통계조정 싱가포르 통계시스템은 분산형이기 때문
에,국가통계조정 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
음

5 통계국장 연구/통계부서
책임자의 정보제출 요구권한

통계목 으로 통계작성기 이나 부서가 개
인,기업 등의 조사객체에 하여 정보제
출을 명령하는 권한에 하여 규정,이 규
정은 단히 강력한 권한으로 다른 부서가
수집한 경우 비 수의 의무가 있어도
통계목 으로, 련 자료에 하여 정보제
출을 명령할 수 있음

6 연구․통계부서와 여타 공공
기 으로부터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정보의
공개

싱가포르 통계청은 연구/통계부서나 기타
공공기 으로부터 통계작성을 하여 자료
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7 정보의 공개

8 통계기 의 사칭

9 벌칙

10 범법행 싱가포르 통계국을 포함한 통계기 은 제
공제공자의 범법을 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1 정보제출명령서의 송달 질문조사표 등 정보제출을 요구하는 명령
서를 달하는 방식을 정함

12 내부규정제정권

13 각종표의 개정

자료:StatisticsSingapore(2010),StatisticsAct

<  8-5> 싱가포  통계  과 내  

싱가포르의 센서스 련 법률과 제도 기반은 일차 으로 싱가포르 통계

법(StatisticsAct)에 구체화되어 있다(Singapore DepartmentofStatistics,

1991). 싱가포르의 통계법은 싱가포르 통산부(Ministry ofTrade and

Industry)산하의 통계국과 보에 게시된 연구 ․ 통계부서(RSUs,Research

andStatisticsUnit)2)가 실시하는 통계의 수집,작성,간행 등을 장하는 기

2)싱가포르 통계시스템은 외형 으로 분산 이지만,통산부 통계국의 강력한 통제를 받도

록 되어 있다. 보에 게시된 연구․통계부서(RSU)로는 건축․건설청 경제연구국

(EconomicResearchDepartment),경제개발원(EconomicDevelopmentBoard)연구․통

계부서,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리정보․연구부서,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보건정보국,인력부(MinistryofEmployment)인력 연구․통계국,싱가포르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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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이다.통계법은 (1)법률 약칭 (2)해석 용어의 정의 (3)통계국 연

구/통계부서 (4)국가통계조정 (5)통계국장 연구/통계부서 책임자의

정보제출 요구 권한 (6)정보의 공개 (8)통계국 직원의 사칭 (9)벌칙 (10)

범법행 의 구성 (11)정보 징집 등의 1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8-5

참고>).

싱가포르의 통계법에는 통계국장과 보에 게시된 연구․통계부서의 과장

들이 통계작성에 필요한 정보의 징집을 요구하고,징집 요구를 받은 사람의

범법행 를 가 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싱가포르 통계국장은 연구

․ 통계부서의 과장들에게 통계법의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수집한 정보를

자신에게 제공하도록 할 권한을 가지며, 련 기 에 해서는 통계법에 제

시된 세부사항이나 정보를 자신에게 제공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상가포르 통계법에는 조사객체에 한 자료의 비 보호 의무를 수하여

통계시스템의 성실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조사객체의

개인 련 정보는 해당 개인,기업,회사 등의 사 동의 없이는 공개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싱가포르 통계법에는 국가통계의 조정업무를 진하기 한 다양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이들은 구체 으로 다음과 같다.

•정부 부처와 합법 공공기 의 통계활동 조정

•통계의 수집,작성,분석,활용을 하여 정부 부처와 합법 공공기

의 업무조정

•국가통계의 기 개발 통계활동을 한 정의,분류,용어, 차,개

념의 표 화

• 정부부처와 합법 공공기 에 의한 승인된 국가통계기 의 수

진업무

싱가포르에서 10년마다 실시되는 센서스를 리하는 법률은 센서스법

감독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융감독국, 싱가포르 정보통신개발청

(InformationandCommunicationDevelopmentAgencyofSingapore) 략기획처,환경

청(NationalEnvironmentalAgency(연구․통계부서,싱가포르 에 지시장 감독청(Energy

MarketAuthorityofSingapore)연구․통계부서 등 10개 기 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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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내용

1 법의 약칭
2 용어의 해석

3 센서스 실시 명령권

4 센서스 총감독의 지명
5 센서스 부총감독 총감독보의 지명

6 리자와 조사원의 지명
7 센서스 담당 리

8 조사객체에 한 근과 번호표시 부착을 할 수 있는 권한
9 센서스 담당 리에 의한 질문

10 센서스 조사표의 달과 작성방식

11 공공기 ,호텔 등 집단시설에 한 인구조사
12 육해공군 여행객 등에 한 인구조사

13 법정 공공기 으로부터의 정보제공 요구
14 고용주의 지실사 조사원 복무 요구

15 공무원의 센서스 업무 조 사항

16 지실사 조사원이 달한 조사표의 반송 차
17 센서스 정보의 공표

18 센서스 정보의 공개
19 센서스 담당 리의 범법행

20 일반 범법사항
21 센서스 담당 리의 사칭행

22 범법행 없는 소추행 불가에 한 조항

23 센서스 응답내용을 법정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지하는 조항
24 센서스 담당부처의 내부규정 마련에 한 조항

25 조사표의 변경
26 잠정규정

<  8-6> 싱가포  스  과 내  

(CensusAct)로 명명되고 있으며,일반 으로 통계법의 규정을 그 로 따르

고 있으며,센서스 련 자료를 수집,작성하기 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

다(SingaporeDepartmentofStatistics,1999a)센서스법은 모두 26개 조항으

로 구성되어 있는데,그것은 (1)법의 약칭 (2)용어의 해석 (3)센서스 실시

명령권 (4)센서스 총감독의 지명 (5)센서스 부 총감독 총감독보의 지명

(6) 리자와 조사원의 지명 (7)센서스 담당 리 (8) 조사객체 (건물)에

한 근과 번호표시 부착을 할 수 있는 권한 (9)센서 담당 리에 의한 질

문 (10)센서스 조사표의 달과 작성방식 (11)공공기 ,호텔 등 집단시설

의 인구 조사 (12)육해공군 여행객 등의 인구조사 (13)법정 공공기 으

로부터의 정보제공 요구 (14)고용주의 지실사 조사원 복무 요구 (15)공무

원의 센서스 업무 조사항 (16) 지실사 조사원이 달한 조사표의 반송

차 (17)센서스 정보의 공표 (18)센서스 정보의 노출 (19)센서스 담당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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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법행 (20)일반 범법사항 (21)센서스 담당 리의 사칭행 (22)

범법행 없는 소추행 불가에 한 조항 (23)센서스의 응답내용을 법정증

거로 사용하는 것을 지하는 조항 (24)센서스 담당부처의 내부규정 마련에

한 권한 (25)조사표의 변경 (26)잠정규정 등으로 되어 있다.

싱가포르 센서스법은 다른 나라의 센서스법이나 센서스법시행령과 비교할

때,센서스 실시부서는 련부서로 센서스 통계를 작성하기 하여 해당 정

보를 요구할 수 있는.이른바 “정보징집”(requisition)의 권한이 있다.가령,

제13조에는 “센서스의 총감독은 센서스 목 으로 제1표(FirstSchedule)의 제

1열에 명시된 주무 청에 직 연락하여,제1표의 제2열에 명시된 주무 청

이 획득한 정보와 상세내역을 자신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이것은 다른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주무 청은 총감독과 주무

청이 합의한 기한 안에 해당 정보와 그 상세사항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 제13조의 제2항은 “센서스법 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어

떤 사람도 제1항의 지시에 근거하여 총감독에게 정보와 그 세부사항을 공개

함으로 해서,비 수 사항을 반한 것(breachofconfidence)으로 이 법

는 다른 법에 의하여 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센서스의 통

계목 에 비 수 사항을 반하여,센서스 총감독이 요구하는 정보를 주무

청은 제공할 것을 의무화한 것은 공공재산으로서의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

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개인식별번호 시스템

싱가포르에서 국민등록신분증(NRIC,NationalRegistrationIdentityCard)

는 싱가포르의 시민과 주권자 모두에게 발 된다.싱가포르 시민이 아닌

경우나 노동허가 는 학생비자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신분증과 함께

외국인고유번호를 발 한다.

국민등록신분증은 소지자를 확인하는 고유식별번호가 포함되어 있으며,싱

가포르 정부의 웹사이트에 속할 때,본인확인을 포함하여 싱가포르 내의

모든 신분확인을 하여 사용된다.

제4 이스라엘 등록센서스의 제도․법률 기반

이스라엘은 2008년 센서스 이 에는 인구주택총조사를 통 방식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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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수집하 다(Kamen,2005;IsraelCentralBureauofStatitics,2005).이

경우에는,조사원이 해당가구를 직 방문하여 조사표에 센서스 정보를 수집

하는 것이었다.한편, 통센서스에서도 이스라엘은 개인식별번호를 이용하

기도 하 으며,등록센서스를 한 비를 하기 하여,인구 장의 정확도

를 개선하기 한 비를 하 다. 이스라엘의 2008년 통합센서스는 행정자

료와 지실사의 표본자료를 통합 으로 이용하여 센서스 통계를 작성하는

것이다. 지실사와 화조사를 통한 센서스 정보의 검을 완성하는 작업은

인구센서스 표본조사라고 불리는데,이 조사는 2008년에 시작하여,2009년 7

월에 완료하 다.

이스라엘 통합센서스의 목표는 통센서스의 목표와 같이,센서스 기 시

에서 인구부문과 사회경제부문에 하여,가능한 한 상세한 통계를 작성하

는 것이다.그러나 자료를 수집하기 하여 사용하는데 필요한 수단이나 테

크놀로지가 두 방법 간에는 차이가 있다.이스라엘 통계청은 통합센서스는

등록센서스와 통센서스의 간에 치하면서,응답자 부담을 축소하고,센

서스 자료의 품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것이라고 기 하고 있다.

1.행정자료 센서스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가.통합센서스의 개

이스라엘 센서스는 통합센서스로 모집단의 100%는 행정자료를 규모 표

본조사에서 나온 자료(20% 정확히는 17%에 해당하는 가구의 표본조사)를 통

합하는 것이다3).통합행정 일(IAF,integratedadministrativefile)에 한 주

축 행정자료의 원천은 국인구 장(NPR,nationalpopulationregister)이다.

국인구 장은 이스라엘 국민(=시민권자)와 주권자(permanent

residents)의 개인자료를 포함하고,인구통계 거주지정보,부모,배우자,자

녀와의 기록연계를 포함한다.인구 장의 모든 기록은 개인식별번호(PIN,

personalidentificationnumber)에 의하여 확인되며,이 번호는 자료를 매칭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행정가족(administrativefamilies)은 가족 계와 주소

에 바탕을 둔 알고리듬을 개발하여 그것을 용한다.통합행정 일은 다양한

3) 이스라엘 통합센서스의 특징들에 해서는 본 연구의 별책부록 지방문연구 자료에 수

록되어 있는 것을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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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료의 소스(source), 가령, 국민보험기구 명부(National Insurance

Instituteregister) 력사용자 명부(ElectricMeterrolls)나 운 면허증 소유자

명부 는 출입국 리기록 명부를 이용하여 개선되며,이러한 보완 행정자

료(auxiliaryadministrativedata)는 이스라엘 토 안에 거주하는 “ 재”인

구를 정확하게 기술하는데 사용한다.

표본조사의 구성요소는 이원 설계로 구성되어 있다.하나는 모집단 “과

소범 ”(under-coverage)를 추정하는 지역표본(area-basedsample)이고,다른

하나는 모집단의 “과다범 ”(over-coverage)를 추정하기 하여 인구 장에서

추출한 표본이다.이스라엘 센서스는 과다범 와 과소범 를 모든 “통계지

역”(SA,statisticalarea)에 하여 독립 으로 추정한다.통계지역은 평균 거

주자수가 5,000명은 되고,경계선들이 분명하고 유의미한 지역클러스터(local

cluster)가 있으며,연속 인 건물/블록들의 복합구역이다.

두 개의 표본조사 결과는 조사객체가 인구 장의 등록주소가 있는 통계지

역에 실제로 거주할 확률을 가리키는 가 치(weights)를 계산하는 라미터

(parameter)를 계산하는데 사용한다.이 가 치는 개별 통계지역에 하여,

추정집단(estimationgroup)에 하여,특히 4개의 연령집단 (0-19세,20-39세,

40-64세,65세 이상)에 하여 공통 확률 패턴을 계산하는데 사용한다.따

라서 통합행정 일의 인구통계 특성이 완 해야 한다는 것은 단히 요하

다.

이스라엘 센서스의 표본조사는 표본추출율이 략 20%로서,다음의 두 가

지 주요 목 에 기여한다.

(a)일정지역 내의 행정자료의 과소범 를 추정한다.

(b)행정자료에서 입수할 수 없는 사회경제통계 정보( :노동력,가구

특성,교육,주택,내구재 소유 여부,신체장애/활동제약 등)를

수집한다.

나.행정자료 편집 임퓨테이션 방법론

이스라엘의 통합센서스에서 행정자료의 편집 임퓨테이션 차는 다음

요소로 구성된다(IsraelCentralBureauofStatistics,2008,2008,Rotenberg,

2009)

(a)콜드 덱 임퓨테이션(colddeckimputation)-행정자료의 결측자료나

내 일 성이 없는 자료에 하여,편집과 임퓨테이션을 하는 작업을

실시한다.



421

(b)확정 임퓨테이션(deterministicimputation)-결측자료의 값이 보완

행정자료나 표본조사에서 도출된 기록의 다른 변수 값에 의하여 일의

으로 확정된다.

(c)통계 임퓨테이션(statisticalimputation)-결측자료의 값이 통계

분포의 라미터(distributionparameter)에 의하여 결정된다.

(d)NIM (Nearest-neighborimputationmethodology)-캐나다 통계청에

서 개발한 편집 임퓨테이션 시스템인 CANCEIS(CanadianCensus

EditandImputationSystem)소 트웨어를 사용한다.

(i)통합행정 일의 인구통계 자료의 패턴

통합행정 일에서 편집․ 임퓨테이션의 상이 되는 인구통계변수는 출생

연도,성별,혼인상태,입국연도,출생국가,부모의 출생국가다.CANCEIS소

트웨어를 사용하여 실시되는 편집항목은 부모의 연령과 자녀수의 계,혼

인상태와 연령,입국연도와 출생연도 등의 표 인 항목들이다.출생연도,

성별,혼인상태,출생국가는 결측자료가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수 이었으

며,입국연도,부모의 출생국가는 체 기록 에서 9-11%가 결측자료에 해

당하 다.

이스라엘 통계국(CBS,CentralBureauofStatistics)은 통합행정 일의 주축

행정자료원이 인구 장이 결측값이나 내 일 성이 없는 자료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인구통계 자료에 해서,특히 연령의 경우에는 자료의 품질

이 단히 우수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이스라엘의 인구 장은 공공보

험 수 자격을 결정하는 항목의 정확성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내국인은 물론

주권자의 경우도 상당한 이해 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

있다.

인구 장 기재사항에서 결측자료의 분산패턴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악

되고 있다.본인의 출생국가나 부의 출생국가의 결측값은 고령자 인구에 집

되어 있으며,입국연도의 결측값은 해외출생으로 이민으로 입국하지 않았

던 은 연령층의 인구에 집 되어 있었다.임퓨테이션 방법론의 선택은 이

러한 특수인구집단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가령,출생국가,부의 출생국

가,입국연도,출생연도,그리고 이들 변수의 계가 요해지는데,임퓨테이

션 방법론은 이들 변수의 유형이 단히 요하다.캐나다의 자료 편집

임퓨테이션 시스템인 CANCEIS소 트웨어의 사용도 이들 변수의 유형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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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임퓨테이션 차 개인 퍼센트

　 출생연도(N =7,481,607)

확정 임퓨테이션 3 0.0

합계 3 0.0

　 성별(N=7,481,607)

확정 임퓨테이션 2 0.0

합계 2 0.0

　 혼인상태(N=7,481,607)

센서스 표본조사에 의한 자료보완 413 0.0

확정 임퓨테이션 5 0.0

NIM 4637 0.1

합계 5655 0.1

　 출생국가(N=7,481,607)

센서스 표본조사에 의한 자료보완 82 0.0

직 센서스에 의한 임퓨테이션 565 0.0

NIM 2750 0.0

합계 3437 0.0

　 이민연도(N=2,062,580)

강한 확정 임퓨테이션 180426 8.8

센서스 표본조사에 의한 자료보완 5431 0.3

직 센서스에 의한 임퓨테이션 16569 0.8

약한 확정 임퓨테이션 1842 0.1

통계 임퓨테이션(평균) 15949 0.8

NIM 6914 0.3

합계 227139 11.0

　 부의 출생국가(N=4,041,450)

센서스 표본조사에 의한 자료보완 53216 1.3

직 센서스에 의한 임퓨테이션 304882 7.5

확정 임퓨테이션 8668 0.2

NIM 31581 0.8

합계 398347 9.8

　 모의 출생국가(N=4,041,450)

센서스 표본조사에 의한 자료보완 542242 1.3

확정 임퓨테이션 309762 7.7

NIM 28452 0.7

합계 392456 9.7

자료:EvaRotenberg(2009),EditingtheIntegratedCensusinIsrael

<  8-7> 스라엘 통 스 료  퓨  차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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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편집 임퓨테이션의 차

이스라엘 통합센서스의 임퓨테이션 차는 정확성의 정도에 따라,“강한”

임퓨테이션에서 “약한”임퓨테이션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a)강한 확정 임퓨테이션

(b)센서스 표본조사를 통한 행정자료의 보완

(c)직 센서스를 이용한 매칭작업

(d)약한 확정 임퓨테이션

(e)통계 임퓨테이션

(f) NIM 용(가족을 임퓨테이션 단 로 하는 경우)

(g) NIM 용(사람을 임퓨테이션 단 로 하는 경우)

(a)강한 확정 임퓨테이션

강한 확정 임퓨테이션(strongdeterministicimputation)은 변수의 결측값

이 다른 변수의 값에 의하여 일의 으로 확정되는 상황을 말한다.이 단계는

동일한 사람에 하여,결측값과 거의 동등한 추가변수를 인구 장에서 사용

하기 한 규칙을 이용한다.다음은 이러한 규칙의 한 를 보여 다.

“해외출생과 이민연도”(immigrationyear)가 결측값이면,이민연도는 ”입국

연도“(entrance year)가 된다. (입국연도는 “이민자”라는 법 지 (legal

status)가 부여되지 않은 사람에게는,그 사람의 이스라엘 내 거주지가 인구

장(NPR)에 등록된 연도를 말한다.)

(b)센서스 표본조사를 통한 행정자료 보완

센서스 표본조사가 임퓨테이션 목 으로 사용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하지만,더 큰 장 은 혼인상태와 같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변하

기 때문에 직 센서스를 이용할 수 없는 변수들에 하여 임퓨테이션 목

으로 사용하기가 좋다는 것이다.본인의 출생국가,부의 출생국가,이민연도

와 같은 변수들도 임퓨테이션 목 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측항목에 한 정보의 원천으로서 표본조사가 갖는 단 도 있다.

가령,모집단 포 범 가 100%가 아니라는 이며,표본조사에 자료수집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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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고,행정자료와 표본조사 간에 변수의 정의

나 범주화에 차이( :행정자료에는 혼인상태에 “동거”라는 항목이 없지만,

표본조사에는 있을 수 있다는 이다)가 있다는 이다.

(iii)직 센서스를 이용한 매칭작업

이스라엘에서는 직 센서스에서 조사 상이 된 사람의 경우에는,직 센

서스의 개인식별번호(PIN)를 이용하여 매칭작업을 하고,시 에 계없이 불

변인 조사항목에 하여 인구 장에 결측상태인 자료( :본인의 출생국가,

부모의 출생국가,이민연도)를 추출한다.

(iv)약한 확정 임퓨테이션

앞의 두 자료원에서 임퓨테이션 정보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확정 편집

방식이 불확실하기는 하지만,가까운 가족성원들로부터 임퓨테이션 정보를

입수한다.이들의 를 들어 보면,

(1)“부의 출생국가”는 모가 동일한 경우,형제 한 사람의 “부의 출생국

가”와 동일하다.

(2)어린 시 에 이민을 온 사람의 경우에는 “(본인의)이민연도”는 “모의

이민연도”에서 임퓨테이션 정보를 획득한다.

(v)통계 임퓨테이션

어도 본인은 해외에서 출생하여 이민연도가 있어야 하지만 결측상태로

있으며,부모 의 한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출생한 사람의 경우에 용된다.

이 경우에는,부모가 어도 한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출생한 사람의 자녀

로 태어나서 이민연도가 있는 사람들의 분포를 검토하여,이민연령의 규칙성

이 있고,출생국별 평균 이민연령을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이 지료를 바탕

으로,이민연도가 결측인 자료에 해서는 출생국별 이민연도 자료를 이용하

여 임퓨테이션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통계분포가 없는 국가에 해서

는 이민연도를 무작 로 선택한다.

(v)NIM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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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사용한 방법으로 결측 사례에 하여 임퓨테이션을 할 수 없는 경

우에는,NIM (Nearest-neighborimputationmethodology)를 사용한다.이 방

법은 이스라엘 센서스에서 실시된 체 임퓨테이션의 1% 미만에 해당한다.

NIM 방법론은 정의에 의하여 자료의 일 성 는 정합성을 유지한다.그

러나 임퓨테이션 작업의 단계에서 모순이 생겨났을 수 잇을 것이다.가

령,센서스 표본조사,직 센서스 는 확정 임퓨테이션에서 “이민연도”

를 변경하다보면,그것이 “연령”변수와 상호 모순되는 자료편집을 가져오는

수가 있을 것이다.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하여,임퓨테이션이 완료된 모든

기록에 하여 가족기록을 임퓨테이션 단 로 하여,CANCEIS소 트웨어를

통과하도록 하여,자료의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v)NIM 방법론

개인기록이 사용된 추가 인 임퓨테이션 단계가 임퓨테이션 단 로 사용된

다.

다.통합행정자료의 임퓨테이션 차별 결과

<표 8-7>에는 이스라엘 국내거주 인구로 인구 장에 기재된 750만 명에

한 출생연도,성별,혼인상태에 한 임퓨테이션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여기

서 실제로 임퓨테이션의 상이 된 사례는 사실상 무시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임퓨테이션 차별 결과를 종합 으로 검토하면,이민연도,부의 출생국가,

모의 출생국의 경우에는 임퓨테이션이 양 으로 상당수 실시되었다. ,임

퓨테이션의 각 단계에서 상 기여도가 변수들 간에 차이가 상당정도 있

음을 알 수 있다.

입국연도의 경우에는 부분 임퓨테이션이 강한 확정 임퓨테이션에 의한

것으로 인구 장 안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부의 출생국과 모의 출생

국은 직 센서스에 의한 자료보완으로 부분의 임퓨테이션이 이루어졌다.

일반 으로,정해진 방법으로 임퓨테이션이 불가능한 것은 NIM 방법론에

의하여 임퓨테이션을 했지만,출생국과 혼인상태의 경우에는 임퓨테이션의

80-90%가 NIM 방법론에 의하여 실시되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NIM 방법

론에 의하여 임퓨테이션이 된 사례 수는 그리 많지 않아서,5000명에 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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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을 설명하는 방법은 출생국의 경우에는 결측값이 인구 장에 단히

나이가 많은 고령자의 기록에 집 되었으며,이러한 이유 때문에 센서스 표

본에서 발견되는 사례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혼인상태의 경우에도,

이 변수가 시 에 따라 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직 센서스의 정보를 사용

하는 것이 불가능하 다.

2.센서스 련 제도․법률 기반

가. 통센서스의 경험 =통합센서스의 기반

우리는 이스라엘의 다섯 차례에 걸친 다양한 통센서스 경험이 2008년 등

록센서스로의 이행을 한 제조건이 되었다고 생각한다.이스라엘은 1948

년 독립국가로 탄생한 후,5차에 걸쳐 통 방식의 인구센서스를 실시하

다.최근의 센서스는 2008년에 실시되었는데 완료되었는데,우리나라가 2015

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벤치마크할 수 있는 방법론을 이용

한 등록센서스이다.한편,이스라엘의 최소의 센서스는 1948년 국가수립 직

후에 실시하 으며,그 후에는 략 10년마다 한 번씩 센서스를 실시하 다.

(i)제1차 센서스(1948)

이스라엘의 제1차 센서스는 1948년 11월 국가수립 직후에 내무부의 력을

얻어서 통계국(CentralBureauofStatistics)이 실시하 다.제1차 센서스에서

는,공 장부로 인구등록 장(PopulationRegister)을 도입하고, 국회의

원 선거(Knessetelection)실시에 앞서서 주민들에게 신분증을 발 하기

한 비작업으로 실시되었다.1948년 센서스는 이스라엘 국가통계의 토 가

되었으며,그 후,인구통계는 출생,사망,주소변경,해외 이주민의 입출국 등

의 정보를 이용하여 월단 로 업데이트되었다.

1948년 센서스는 두 단계로 실시되었다.제1단계로,조사원이 센서스 기

일자 에 가구를 방문하여,인구학 기본특성,고용,히 리어 해득여부 등

의 항목에 한 조사표를 작성하 다.제2단계로,센서스 기 일자인 1948년

11월 8일에는 7시간에 걸쳐 통행 지가 선포되었다.통 선포의 목 은 조사

원의 가구 방문 시 에 모든 가구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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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하고,동일 가구원이 두 지역에서 복 집계되는 것을 방지하기 한

것이었다.통 시간 에,조사원은 조사를 완료한 가구를 재방문하여,제1단

계에서 집계한 조사표 상의 기록을 다시 검하고 제1차 방문에서 늘어나거

나 어든 사람을 가감하 으며,가구원 각자의 사진을 수하고,개인식별

번호(personalidentification number)가 포함된 증명서를 발 하여,이것을

나 에 공식신분증을 발 받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다.

1948년 제1차 센서스 이후,1961년,1972년,1983년,1995년에 센서스가 실

시되었는데,이들도 제1차 센서스와는 다르지만,2단계로 실시되었으며 센서

스 목 으로 통 을 선포하지는 않았다.제1단계는 조사원이 가구원 모두에

해여 기본 인 인구학 정보를 획득하 다.제2단계는 조사원이 모든 가

구의 20%를 선정하여,사회,경제,인구 등의 주제에 하여 추가 인 상세

자료,곧 longform 자료를 획득하기 한 표본조사를 실시하 다.

(ii)제2차 센서스(1961)

1961년 제2차 센서스는 당 의 기획에 의하여 “과학 센서스”(scientific

census)로 규정되었으며,이스라엘에서 실시된 최 의 통계목 의 센서스라

고 할 수 있다.당시로서는 방법론이나 결과 자체가 선진국에서 실시된 모범

센서스들 의 하나 다. ,제2차 센서스는 인구조사를 개선할 목 으

로 인구 장의 자료를 범 하게 이용한 최 의 센서스 다.인구 장 자료

를 센서스의 지실사에 이용하는 행은 그 후에 더욱 더 확 되었다.

1961년 센서스는 2단계로 실시되었다.제1단계에는 모든 인구에 해서,인

구 련 주제에 해서 조사표를 완성하 으며,제2단계에는 체 가구의

20%에 하여 사회경제 련 주제를 심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 다.이스

라엘 앙통계국에 의하면,1961년의 센서스는 20% 표본에 하여 long

form 조사표를 이용하여 범 한 표본조사를 실시한 세계 최 의 센서스

그룹에 속한다.

(iii)제3차 센서스(1972)

1972년 센서스는 1961년 센서스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되었다.1972년 센

서스에는 컴퓨터가 비단계에서 사용되었으며,인구등록 장 자료를 조사표

에 사 인쇄하 으며,자료처리 단계에서,센서스 결과표가 처음으로 컴퓨

터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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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제4차 센서스(1983)

1983년 제4차 센서스에서는 주민들로부터 센서스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에

변화가 있었다.종 센서스와 유사하게,제4차 센서스에서는 2단계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었다.

제1단계에는 두 종류의 조사표를 배부하 다.하나는 인구학 기본특성에

한 short-form 조사표로서 응답자가 직 기입하는 것이었는데,이 조사표

는 체 가구의 80%에 배포되었다.다른 하나는 체 가구의 20%에 배포된

longform 조사표로서,여기에는 인구학 기본특성을 제외하고,사회,경제,

인구 련 주제들에 한 다양한 조사항목을 포함하 다.

제2단계에는 조사원이 응답자 가구를 재방문하여,완성된 조사표를 수집하

다.이 단계에서,응답자의 조를 얻어서,조사항목에 무응답 항목에 하

여 추가질문을 하 다.이 방법은 제1단계의 조사표 배포단계에서 모든 가구

를 집계할 수 있도록 했으며,제2단계의 조사표 수집단계에서 조사표의 무응

답 항목을 이는 문제에 집 할 수 있도록 했다.Shortform 조사표의 추가

는 조사원의 부담을 경감시켰으며,조사원들이 longform 조사표의 오류를

수정하고,무응답 항목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다.

이스라엘 앙통계국의 평가에 의하면,집계방식의 변화는 종 센서스와

비교할 때,long-form 조사표에서 무응답의 정도를 폭 으며,센서스

정보의 집계범 와 품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v)제5차 센서스(1995)

1995년 인구주택센서스는 이스라엘에서 실시된 제5차 센서스로서,1983년

센서스와 유사한 이 많다.그러나 제5차 센서스에서는 지실사나 조사구

작성,그리고 OCR시스템 도입 등에서 컴퓨터 도입으로 인한 기술 신이 있

었다.이러한 변화는 센서스의 집계범 를 개선하고, 지실사에서 조사원의

부담을 경감하고,신뢰도가 높고,고품질의 센서스 정보를 생산하는데 기여

하 다.

나.이스라엘의 통계법과 센서스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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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비고

1 어  1978  개

2 통계청 1978  개

3 통계청  능 1978  개

4 가통계 원회 1978 , 2008 (남
통계) 개

5 통계활동  1978  개

6 스 1978  개

7 통계  역 1978  개

7A 별통계  수집  처리 1978  개

8 통계수집 1978  개

9 집계 원과 리 1978  개

10 2010  개

11 보 공  책무 1978  개

12 사  달

13 사 에  답  책

14 내진   지 착  1978  개

15 에  근 1978  개

15A 타 에도 고 보  1978  개

16 통계  처리  1978  개

17 비 보호 1978  개

18 타 과  협 에  료  수집 1978  개

18A 특   에  1978 , 2010  개

19 거 1978  개

20 죄 1978  개

21 타 죄 1978  개

22  칙 1978  개

23 규칙 1978  개

<  8-8 > 스라엘 통계  문별 내  

(i)통계법

이스라엘은 통계법을 국 임통치령 시 에 사용하던 것을 그 로 계승

하여 사용하 기 때문에,“StatisticalOrdinance"라는 명칭을 사용하여,공

통계의 수집,편집,분석,배포 등에 한 차를 구체화하고 있다(Israel

CentralBureauofStatistics,2010a,2010b).통계법의 구성내용은 <표 8-8>에

조항의 명칭을 기술하고 있다.

이스라엘 통계법 제5조 제3항은 “센서스”(census)를 “인구,주택 는 농업,

공업 는 여타 경제활동과 련한 주제 역에 하여,일반 체를

상으로 하여 국가 는 그 일부에서 수행되는 통계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

다. ,이 센서스는 일반 체를 상 로 하여 진행되는 통계활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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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국가통계 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제6조

의 제1항에는 (1978년 개정)에는 이스라엘의 국무총리는 통계청장과 원회

의 자문을 토 로,이스라엘 인구의 체 는 일부의 센서스를 국가 체

는 일부에 하여 실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센서스 명

령"(censusorder)은 센서스 실시일자,조사표에 포함되는 주제 역,센서스

의 조사 상자,조사표에 응답해야 할 상자 그리고,국무총리가 센서스의

효율 운 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문제에 하여 명령을 시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스라엘 통계법은 통계청장에게 강력한 정보수집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구체 으로,1978년에 개정된 통계법의 제15A조에는 “다른 법에도 불구하고

하고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데,“정보의 달을 지하거

나 정보의 수비조항(守秘條 )이 있는 타법의 해당 조항에도 불구하고,통계

청장은 통계청의 통계활동을 수행하기 하여,국가기 에 제11조,제13조,

제15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정보,기록,서류를 자신에게 달해 것을 요

청할 수 있으며,통계청장의 이러한 요청에 하여,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지사항과 책임은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

에게 용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스라엘 통계법은 제17조에 비 수 조항을 두고 있는데,하나는 통계법

에 의하여 제시된 “개인의 답신 체 는 일부,그리고 질문에 한 응답내

용”은 통계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형사소추의 목 이 아닌 경우에는 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계법에 의거하여 수집된 정보나 개인

의 답신 는 질문,이 조항에서 언 된 기록,문서에 한 응답내용에서 도

출된 정보는 해당 개인의 신분이 공개될 수 있도록 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나아가,고용인 외의 어떤 사람도 이 시행령에 따른

형사소추의 목 이 아닌 경우에는 개인답신의 체 는 그 일부를 보아서

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스라엘 통계법은 다시 제17조의 규정의 용에 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제18조에는 “제17조의 규정은 국가기 에만 해당되는 통계나 여타 세부사항

에는 용하지 않으며,통계나 여타 세부사항이 이미 출 되었거나,일반

이나 사정당국에 의한 검을 목 으로 입수되었을 때는 용되지 아니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특히,제17조 (1)-(2)항의 규정이 (a)사 에 서면으로

출 에 동의한 개인,동업자,그러한 개인 는 모든 동업자들의 답신,응답,

정보 (b)법인,이사회 는 다른 지배단체 는 지배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성원들이 출 을 승인하는 결의서를 통과시킨 비법인의 답신이나 응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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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에 해서는 용되지 아니하며,(c)제17(1)-(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통

계청장이 인구등록법(PopulationRegistryLaw)에 따라 임명된 주무등기 리

(chiefregistrationoffice)에게 특정인의 이름,신분,주소 등에 한 센서스에

서 획득한 정보를 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이것은 사실 독일에서

통계법 개정에 일방향 통행(one-waytraffic)만을 인정하던 것과는 상치되는

것으로,이스라엘의 통계법은 통계목 으로 획득한 자료를 개인의 신분을 기

록한 인구등록법의 기재내용에 하여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

된다.

이스라엘 통계법은 제18조에 타기 의 력에 의한 통계자료의 수집을 규

정하고 있는데,이것은 다음과 같다.먼 ,이스라엘 통계청은 “다른 국가기

는 그 리인과 력하여 통계 는 여타 세부사항에 한 정보를 수

집할 때, 통계법에 따라 허가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통계청은 해당 정보

가 요구되는 문서에 확실하게 그 정보가 상기의 부서에 의하여 수집되었으

며,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그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해당기 에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스라엘 통계청

이 통계법 의하여 승인되지 않는 국가기 는 그 리인과 력하여 통계

나 여타 세부사항에 한 정보를 수집할 때,상기처럼 세부내용을 달할 책

임에 통계법의 규정이 용되지 않으나,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그 사실을 알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계청은 해당 정보와 그 세부사항을 해당 기 에 공

개해도 무방하다.

한편 제18조 제2항은 이스라엘 통계청은 “국가기 을 포함한 특정인으로부

터 행법 아래서 공개를 허용하는 세부사항에 한 정보를 수집하고,그가

정보의 공개를 승인하는 경우,이 통계법의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해당

기 이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하여 이들을 해당 기 에 공개해도 무방

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스라엘 통계청이 “특정인 는 그의 서식에

서 세부사항에 한 정보를 수집할 때,이 통계법의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

고,정보를 당 에 수한 서식이든 다른 서식을 이용하든지 계없이 특정

인이나 그 기 에 다시 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b.센서스명령

이스라엘은 통계법에 근거하여,국무총리가 내각수반으로서 센서스 명령을

정령으로 공표한다(IsraelCentralBureauofStatistics,2010b).2008년 통합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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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내용 비고

1 정의 센서스,기 일자,이스라엘의 주민,
시설 등에 한 정의 기재

2 센서스 기간
2008년 12월 1일부터 익년 2월 27
일까지 약 3개월간 실시함

3 센서스 범 센서스 기 일자의 이스라엘 주민

4 통계청장의 권한
센서스 조사구의 구분 센서스
담당자의 임명 권한

5 센서스의 주제 역
인구통계 외에 센서스 표본조사에
서 사회경제부문 통계의 조사항목
설정

6
센서스 조사표에 한 응답자의
책무

15세 이상의 개인과 시설을 응답자
로 설정하여 조사표의 문항에 하
여 세부사항의 응답을 제공할 것을
규정

<  8-9> 스라엘 스  문별 내  

서스의 실시와 련하여,이스라엘은 당시 국무총리 에후드 올메르트(Ehud

Olmert)가 통계법 제6조와 국가통계 원회의 자문에 근거하여,이스라엘

역에 하여 센서스를 실시한다고 공표하 다.

이스라엘의 센서스명령은 사실상 통센서스를 실시하는 국가의 센서스시

행령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구체 으로 (1)정의 (2)센서스 기간 (3)

센서스 범 (4)통계청장의 권한 (5)센서스의 주제 역 (6)센서스 조사표

에 한 응답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표 8-9>참고).사실,이스라엘의

통합센서스는 센서스 명령에 행정자료 센서스 데이터베이스에 련된 규정

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이것은 인구 장 등의 행정자료를 이용한 센

서스 데이터베이스는 통계법의 규정을 수하여 작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스라엘의 센서스는 이스라엘 주민을 규정하는 방식이 다른 나라의 센서

스보다 좀 더 범 하게 설정되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첫째는 센서

스 기 일인 2008년 12월 27일 재,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이스라

엘에 1년 미만 체류한 사람,이스라엘 국 이 없는 사람,이스라엘 이민 비

자 는 이민 증명서 는 주권이 없는 사람이나 외교 여권(diplomatic

passport)을 제외한다.둘째는 이스라엘 토 밖에 있는 사람으로,다음의 2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a)이스라엘을 출국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b)이스라엘을 출국할 때까지,이민비자든 이민 증명서든 이스라엘 국

민으로 거주하 거나, 주권자로 거주한 사람을 센서스에서 이스라엘 주민

으로 악한다.

이스라엘의 센서스명령은 국가 으로 긴 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특



433

정지역에 센서스 표본조사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규정할 수 있는데,실제

로 이 명령은 가자지역에서 투가 발생하여,센서스 기간을 연장하는데 사

용되기도 하 다.

**이스라엘의 고유식별번호(תוהזרפסמ,MisparZehut)

이스라엘에서 고유식별번호는 내무부가 이스라엘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시

민에게 부여된다.이것은 9개 자리수로 되어 있는데,1자리는 머릿자리,7개

자리수,마지막 자리는 검용 자리로 구성된다.수치의 블럭이 병원들에 배

분되며,개인별 수치는 병원에서 퇴원할 때 부여한다.임시거주자에게도 그

들이 임시거주자 지 를 부여받으면,고유식별번호를 부여한다.

신분증(IDcard)은 고유번호를 부착하고 있으며,이스라엘 시민이나 외국인

의 경우에도 그들이 주권을 가지고 합법 으로 제한된 기간에 거주하는

것이 허용되면, 구에게나 부여된다.

제5 만 등록센서스의 제도․법률 기반

만( 화민국)의 경우,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인구주택총조사(人口及住

普査)는 국가의 핵심 센서스의 하나로 통계법에 의거하여 실시된다(臺灣

行政院 主計處,2009;臺灣 法務部資訊網,2010). 만의 등록센서스는 내국인

인구는 체 가구 호 자료 일,내국인 출입국 자료 일,시설인구 교

도소 수감자 인구 일,학 자료 일,건강보험자료 일,심신장애자 장

일 등 만 내국인 인구 련 공 장부 일을 조사하고,외국인 인구는

외국인 체류자 등록 일,외국인 노동자 일,홍콩,마카오 국본토에

서 입국하는 외국인 인구 등록자료 등 외국인 련 공 장부 자료를 센서

스 데이터베이스로 정비한다.한편,건축물의 경우는 진(鎭),시( ),구(區)의

리(村里)별 주소 장,단 거처 일,주택 련 재산세 일 등 기타 련

공 장부를 정비하여 마련한다.

1.행정자료 센서스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방식

만은 인구주택총조사를 2010년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실시하기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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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료를 인구부문과 주택부문으로 구분하여 작업을 수행하여 왔다.여기

에 사용되는 주축 행정자료와 이것을 보완하는 행정자료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가.인구부문

내국인 인구:호 자료(戶籍資料,householdregistrydata)를 심으로,신

분증통일편호(身分證統一編戶,ID,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함)를 이

용하여, 련 공무 일을 매칭하여, 만 내국인 인구 「공무등기자료 일」

(公務登記資料檔)이라는 등록 일을 작성한다.

(1)자료출처

1. 체 가구 호 자료 일( 만 내정부)

2.내국인 출입국 자료 일 ( 만 내정부 출입국 이민서)

3.학 자료 일(교육부 각 학교)

① 학생자료 일

② 각 학교 코드(代碼) 주소 일

4.건강보험자료 일( 만 앙보건국)

① 보험가입단 (groupinsuranceapplicants)명부

② 피보험자(insured)명부

③ 외래진료 입원진료 명부

5.시설인구 교도소 수감인구( 만 법무부)

6.심신장애자 일(수첩)( 만 내정부 사회사)

(2)정비작업:

1.호 자료 일:신분증통일편호(ID)와 출생연월일(BD)에 의거하여,

복인구를 삭제한다.

2.출입국 일:인구주택총조사의 정의에 의거하여, 만의 통치권이

귀속되는 만지구에 상주하지 않는 내국인 인구를 제외한다.

3.학생자료 일:ID에 의거하여 각년도 졸업생과 신입생 자료를 정리

하고,재학생의 학교 코드를 획득하여,각 학교의 코드와 주소 일에

의거하여,각 학교가 치하는 의 시,향,진별로 리자료를 정비한

다.

4.건강보험자료 일:피보험자 일과 외래진료/입원진료 일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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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개인보험가입단 를 정리하고 통상 으로 내원하는 병의원의

주소 자료를 비교한다.

5.시설인구와 교도소 수감인구 일:시설인구와 교도소 코드 일과

인구자료 일을 운용하여,시설인구와 교도소 수감자의 시설 주소와

교도소 주소를 연결 정리한다.

6.심신장애자 인구 일:2000년 만 내정부의 정리되지 않은 심신장

애자 일을 정리하여, 일 에 복,착오 는 락의 상태를 검

하고, ID 검을 통하여 복인구를 가감한 후에,다시 사망신고등기

부(死亡申告登記簿)를 연결하여 사망자를 제외한다.

(3)자료매칭작업:

가구자료 일,곧 호 자료 일을 기 로 하여,ID+BD를 매칭키로

하여 매칭하고,매칭작업을 완료한 후,시험조사나 기타 련 자료를

이용하여 공 장부 일자료의 품질을 검해서,「내국인 인구 공 장

부 자료 일」(本國人口公務登記資料檔)을 작성한다.매칭작업은 아래와

같이 실시되었다.

1.내국인 출입국 자료 일을 연결하여,가구자료,바로 호 자료 일

에 “ 만지구 비상주 인구”(非常住臺閩地區人口)를 주기(註記)하고 삭제

한다.2004년 가구 자료 일로 매칭상태를 보면,매칭률은 93.9%에 이

른다.인구동태조사 자료 일과 비교 분석하여,비상주인구가 있으면

내국인 출입국 자료 일을 보완하여,실제로 해외에 거주하는 만 내

국인의 인구 자료를 확실하게 악하도록 한다.

2.학 자료 일을 연결하여 재학생이 다니는 학교시설의 향(鄕),시

( ).진(鎭)별 주소지 정보를 획득하고,다시 건강보험 자료 일을 연

결하여 개인이 통상 으로 방문하는 병의원의 주소지와 보험가입단

의 주소지 정보를 획득하여,개인이 거주 가능한 향(鄕),시( ).진(鎭)

별 주소지 정보를 종합 정리하여,호 지(가구등록주소지)와 상주지(통

상 거주지)의 차이를 별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한다.이 자료는 각

의 향(鄕),시( ).진(鎭)별 상주인구 추계를 한 참고자료로 이용

한다.

3.시설인구와 교도소 수감인구를 연결하여,가구 자료 일에 시설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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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도소 수감인구로 표기하고 시설 는 교도소의 주소지를 기록

한다.2004년 가구자료로 매칭상태를 보면,매칭률은 97.2%에 이르 다.

인구동태조사 자료와의 비교분석에서는 자료 자체가 민감하 으며,방

문조사 상가구의 다수가 응답을 거부하여 조사원이 상세한 질문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 다.이 때문에,공 장부 자료 일을 보완하여,시

설인구와 교도소 수감인구에 한 정보를 정확하게 취득할 필요가 있

다.

4.심신장애자 자료 일을 연결하여,심신장애별 등 별 자료를 획득하

여, 북인구나 사망자 인구를 가감한 후,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와 매칭작업을 하 는데,매칭률은 85% 다.매칭된 총인원과 내정부의

공표자료 간에 차이가 있으며,매칭률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이 때문

에 총조사 결과에 포함하지 않고,별도의 특별보고서로 통계결과를 공

표하 다.2003년 내정부는 사회복지정보통합시스템(社政資訊整合系統)

을 수립하고,각 의 사회복지 련 자료 일을 통합하여,통일 인 표

방식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자료의 락이나 복상태를 개선하여

향후 자료의 연결 상태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 된다.

외국인 인구:외국인 체류자,외국인 노동자,홍콩,마카오, 륙을 방문하

는 만 내국인 자료를 운용하여,「국내거주 외국 인구 공 장부 일」

(居住我國之外籍人口公務資料檔)을 수립한다.

(1)자료출처

1.외국인 체류자 인구 일(내정부 출입국 이민서)

2.외국인 노동자 일(노공 원회)

3.홍콩,마카오, 륙방문 만인사 일(내정부 출입국 이민서)

(2)정비작업

1.외국인 체류자 인구 일:먼 가족 계를 검토하여,해당 가구(호 )

에 귀속시키고,가구(호 )귀속이 불가능한 자는 체류지를 기 으로 호

지를 설정하여 해당 가구(호 )에 귀속시키고,나머지 가구(호 )귀

속이 불가능한 사람은 체류지에서 집계한다.

2.외국인 노동자 일:외국인 국 의 남자하인이나 간호사는 고용주의

가구에 귀속시키고,제조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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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의거하여 해당 가구에 귀속시킨다.

3.홍콩,마카오, 륙방문 만인사 일:먼 가족 계를 검토하여,해

당 가구(호 )에 귀속시키고,가구(호 )귀속이 불가능한 자는 체류지

(placeofsojourn)를 기 으로 호 지를 설정하여 해당 가구(호 )에 귀

속시키고,가구(호 )귀속이 불가능한 사람은 체류지에서 집계한다.

(3)자료매칭작업:패스포트 번호(PD)를 매칭키로 하는 「외국인 자료

일」(非本國籍資料庫)을 수립하고,PD와 만입국연월일을 기 으로,

의 3개 자료 일을 연결하여, 복자료를 제거한 후에,센서스 정의에 입

각하여 외국인상주인구정보를 구축하고,센서스 결과 작성에 응용한다.

3.내국인 인구 자료 일과 국내거주 외국인인구 자료 일을 결합하여,

「인구부문 공 장부 자료 일」(人口公務登記資料庫)를 수립하여,인구

주택총조사 기본자료 일로 한다.

나.주택부문

만지구 각 의 향(鄕),시( ).진(鎭) 별 리 주소 일(Address

Register)을 이용하여,주택세 일(房屋稅主檔)과 주택 장 일(房屋中文主檔)

을 연결하여,주택공 장부 일(住 公務登記資料檔)을 수립하여,인구주택총

조사의 주택 련 기본 자료로 한다.

(1)자료출처

1. 리주소 일(村里門牌檔)(내정부)

2.재산세 련 주택 일(財稅房屋稅主檔)(재정부)

3.각 시 방옥과세주당(房屋課稅主檔)(재정부)

(2)정비작업

1. 리주소(門牌) 일:공식이나 수작업 방식으로, 국어 주소지를 정리

하여 일치하도록 하고,각 리의 가도일람표(街道一覽表,StreetData

Sheet)를 작성하여 기타 자료 일을 검색하고 운용하는데 이용한다.

2.주택 장 일(房屋中文主檔):향후 주택 장의 국어 주소지를 정리

하여 1주택 1주소가 되도록 하며,구체 으로,각 의 향(鄕),시( ).

진(鎭)별 리 주소 일이 완 히 정비되면,주택과 주소는 1: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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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게 될 것이다.

3.주택세 일(房屋稅主檔):먼 건축물을 용도별로 구분하고,정거장,

엘리베이터 등의 주택과 무 한 건물은 제외하고,다시 업용 건물도

제외하고,다시 자료를 재검하여 이질 자료를 삭제 보완한다.

(3)정비작업:주택세 납부번호(編戶 ID)에 의거하여 주택 장 일과 주

택과세 장 일을 연결하고,다시 리 주소(門牌) 장과 연결하여 해당

건물의 존여부를 확인하고,「주택 공 장부 일」(住 公務登記資料

檔)을 수립하여 이것을 인구주택총조사에 활용한다.

2.센서스 련 법률․제도 기반

가.호 법의 정비

만( 화민국)의 경우,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의

핵심 센서스의 하나로 통계법에 의거하여 실시된다.인구주택총조사는

1949년의 화민국 정부가 만에서 수복된 후 모두 4차에 걸쳐서 실시되었

다.처음 2차례의 센서스는 1956년과 1966년에 실시되었다.1970년과 1975년

에는 연속 으로 표본조사가 2차례 실시되었다.1980년과 1990년에는 각각

수조사로 지실사에 의한 통센서스를 실시하 다.인구주택총조사는 내

정부(內政部)의 주 아래,과거에 행정원(行政院)의 인구주택총조사 사무처

(잠정기구)와 력하여 실시되었다.등록센서스 실시 비작업의 일환으로,

호 법(戶籍法,HouseholdRegistrationLaw)을 1997년에 개정하 으며,2000

년 인구주택센서스는 행정원 주계처(主計處, DGBS-Director-General of

Budget,Accounting,andStatistics)통계국(統計局,StatisticsBureau)으로 이

되었다.행정원 주계처 통계국은 2000년부터 10년마다 한 번씩 인구주택총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 으며,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는 정부수복 이후 제6차

센서스에 해당한다.

나. 만의 통계법

만의 통계법은 공식통계를 작성하기 한 기 을 제공하고 있으며,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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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통계법의 내용

1 통계법의 목

2 지휘와 감독

3 공식통계의 역

4 특정 역의 공식통계

5 통계작성 업무계획과 수정안

6 통계업무의 작성

7 통계기 과 정부기

8 통계작성의 차

9 통계작성의 주기 등

10 국세조사 기구의 설치

11 통계작성의 표 화

12 잠정 통계의 작성

13 통계업무에 한 의견 조율

14 통계 일의 보

15 통계작성결과의 기록이나 보고방식

16 주계부서의 감독 (1)

17 주계부서의 감독 (2)

18 공식통계의 간행 차

19 통계조사 승인번호

20 응답자의 의무

21 통계직원의 권한 남용 방지

22 연차별 통계의 시작과 마감 일자

23 통계보고서의 제출

24 일반보고서의 편찬

25 공식통계의 배포

26 통계의 분류

27 만 통계연보의 간행

28 지방정부의 특정통계 수집 는 편찬

29 학술연구 목 의 통계

30 통계법 시행령

31 효력의 발생

<  8-10> 만 통계  과 내  

법은 제1조에 “정부통계의 수집과 편찬,국가통계 총 보고서의 편찬,통계

방법의 통일,통계업무의 배분,통계 로젝트에 한 업무의 방향과

리”를 규정하기 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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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은 제3조에 공식통계의 역을 정하고,(1)기본 국세조사의 통

계 (2)정부기 의 직무상 응용통계 (3)업무통계(정부기 이 수행하는 공

서비스의 통계)(4)공무원과 그들의 서비스 활동에 한 통계 (5)추가 으

로,정부기 이 작성해야 한다고 단하는 통계 등의 통계를 수집하고 편찬

한다고 규정하여,통계법에 국세조사를 공식통계의 한 역으로 규정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제4조는 기본 국세조사의 통계는 앙정부의 일개부처가

작성하지 않고,행정원의 주계처가 작성한다고 정하고 있다.

,통계법은 국세조사의 경우에는 국세조사기구의 설치를 필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곧 통계법 제10조에는 “ 앙 주계부서는 필요한 경우,기본

국세조사와 여타 센서스의 통계를 수집하고 편찬하기 하여 센서스 기 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이에 따라 주계부서는 한 다른 정부기

과 임시 연락업무를 장하는 기구를 조직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

만의 경우는 센서스 통계라고 하더라도 산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

집되거나 편찬되어서 아니 된다고,센서스의 주기성 원칙이 괴될 수 있음

을 암시하고 있다.

** 만의 고유식별번호

반에서는 신분증은 14세 이상의 모든 내국인에게 의무사항이다.1965년

이후 신분증은 획일 으로 번호가 부여되었다. 재의 고유식별번호는 10자

리아다.첫자리는 라틴알 벳이고,다음에 9자리의 아라비아 숫자가 나열된

다.알 벳기록은 신분증 소지자의 가구등록(호구등록)이 최 로 이루어진 장

소를 가리키며,이것은 련 당사자의 출생지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알

벳 코드의 자리들은 신분증 소지자의 성별,남자는 1여자는 2를 부여한

다.마지막 자리는 검용 수치이다.

제6 독일 등록센서스의 제도․법률 기반

1.주축 행정자료의 정비와 보완 행정자료의 활용

독일의 2011년 센서스는 통 센서스 조사방식이 아니라 행정기 에서

리되고 있는 행정자료와 장조사방식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이다.독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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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센서스 계획은 독일 통계청의 센서스 홈페이지의 내용을 심으로

살펴본다(http://www.destatis.de/).등록센서스에 주로 이용되는 행정자료는

지자체의 인구등록부와 연방노용청의 고용등록부이다.이와 함께 건축물과

주택에 한 수조사와 표본조사가 실시될 정이다(<표 8-11>).

구분 이용자료 는 방법

등록센서스
∙ 약 13,500개 지자체의 인구 장

∙ 연방고용청의 등록부

통 센서스

∙ 주택 센서스 :국가내의 건물과 단 거처의 소유자

에 한 수조사

∙ 집단시설 센서스 :기숙사 등 집단시설 센서스

표본조사 ∙ 독일내 거주자의 최 10%에 한 표본조사

<  8-11 > 2011  독  스 실시 계획

2011년 센서스 실시를 하여 독일에서는 2007년 12월에 2011년 센서스

비법(CensusPreparationLaw)과 2009년에는 센서스법(CensusLaw)을 제정

하 으며,2011년 센서스 비에 한 사항으로 주소 건축물 등록부의 사

비,지방자치단체의 인구등록부 제출 등 2011년 센서스 실시 기 일 이

의 비사항과 련 기 의 센서스 업무수행의 실시 근거이다(Fderal

StatisticalOfficeofGermany,2009b,2010).

새로운 방식의 센서스를 계획하고 있는 독일에서 2011년을 후하여 센서스

를 하여 이용되는 자료와 그 세부 인 차들은 다음과 같다.

가.주소 건축물 등록부의 사 비

등록센서스를 실시하기 하여 사 에 반드시 비되어야 할 것이 주소

건축물의 명부이다.주소와 건축물의 명부는 건축물과 주택에 한 우편 센

서스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 으로 필요하다.이 주소 건축물

등록부의 목 은 1)센서스가 포 하는 건축물 주택의 완 성 검,2)다

양한 자료원의 데이터 매칭,3)건축물 주택에 한 우편 센서스 과정

리,4)센서스에 필요한 표본조사의 모집단 제공,5)센서스 결과의 소지역

추정을 한 토 를 제공한다.주소 건축물 명부를 작성하는 작업은 2008

년에 미리 시작하여 2010년에는 완료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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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독  2011  등 스  실시 차

나.행정자료 이용

(i)인구등록부

독일은 국의 약 1만 3,50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인구등록부를 분산 으로

리하고 있다.독일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일정기간 안에 할 등록사무

소에 등록하므로 인구 장은 등록센서스에서 매우 요한 정보의 원천이다.

센서스 인구통계의 핵심항목인 연령,성,국 ,혼인상태,거주지 등 기본정

보가 인구등록부에서 수집된다.

인구등록부의 품질은 인구 장을 유지․ 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지방자

치단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의 행태에도 의존한다.어떤 사람은 동시에

여러 거처에 등록할 수도 있고,등록지연이 생길 수도 있다.따라서 자료처

리 과정에서 통계당국은 성별,생년월일,출생지/출생국,이름 등의 매칭키

(matchingkey)를 활용하여 이 등록(duplicateregistration)을 검하고,

복이 확인된 자료는 수정한다.

인구등록부를 센서스에 활용하기 하여 각 지자체는 센서스 기 일에 통

계청에 인구등록부 자료를 송하도록 되어 있다. 송자료는 락변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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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 독  2011  스 실시도

등 완 성을 검하고,이 등록을 검한다.이 작업은 8천만 건 이상의

코드를 비교하는 복잡한 차이므로 몇 주일이 소요되었다. 센서스 기 일

로부터 약 3개월 후에 각 지자체는 다시 인구 장 자료를 추출하여 송하

게 된다.이는 센서스 기 일 이 에 발생하 으나 지연등록 등의 사유로 센

서스 기 일 이후에 인구 장에 포함된 행정행 를 반 하기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자료의 수정 후 조정된 인구 장은 연방 노동청의 자료와 통합하

여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된다.

(ii)고용 장

인구의 경제활동상태는 인구주택센서스의 핵심 인 주제 역이다.2011년

센서스에서는 경제활동 련 항목에 한 자료를 획득하기 하여 연방 노

동청의 고용 장을 활용할 정이다.

연방노동청의 고용 장은 의무 인 사회보험 가입자(3,450만 명)와 공공기

근무자(공무원,군인, 사 등 200만 명),실업자,연방노동청의 직업훈련

로그램에 참가한 자 등에 한 등록부로 2011년 센서스의 고용 련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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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작성하기 한 기 가 된다.이 자료들은 인구등록부와 통합되어 새로

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그러나 자 업자와 가족노동자와 같은 사람들

에 한 등록부가 없기 때문에 이들에 한 고용자료는 표본조사를 통해 획

득될 것이다

다. 통 센서스 실시

(i)건물-단 거처 센서스

2011년 센서스는 인구와 고용형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주거상황에 해서

도 데이터를 수집한다.독일에서 건축물 주택 센서스는 1인당 주거면 과

같이 그 결과가 인구센서스와 결합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부분 인구센서

스와 함께 실시되었다.그러나 독일에는 모든 건물과 주택에 한 완 한 행

정자료가 없기 때문에,센서스의 방법 변경에도 불구하고 주거 련 통계는

기본 으로 조사에 의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그러나 2011년 센서스에서는

1987년의 센서스와는 달리 체 가구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약 1,750만 명

의 소유자와 리자를 상으로 조사한다.건축물 주택 센서스는 우편조

사(mailsurvey)로 실시하며, 체 3,900만 가구를 집계범 로 하는 비용의

체수단이다.이러한 방식이 독일에서 새로운 것은 아닌데,이 방법은 1995

년 구동독 지역의 건물주택센서스에서 용되었다.이 방법의 유용성은 2001

년 시험조사에서도 확인되었으며,주거의 구조 특성에 한 문항은 이 의

방법보다 그 내용이 우수하다.

(ii)집단가구 센서스

2001년 시험조사 결과에 의하면 집단합숙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물이나 시

설,기숙사와 같은 특별한 건물들에서 인구 장의 오류가 많았다.이러한 오

류가 센서스 결과에 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하여,추가 조사를 실시하

도록 되어 있다.그 결과는 인구 장에서 획득한 데이터를 통계 으로 수정

하는데 사용되어,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센서스 통계를 작성하는데 사용

한다.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지실사가 필요한지에 해서는 재 연구되고 있

다.인구 장의 데이터로 충분한 경우와 그 지 않은 경우를 결정하기 하



445

여 다양한 형태의 건물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iii)표본조사 실시

독일 연방통계청은 등록센서스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하여 표본조사가 필

요하다고 단하고 있으며,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체 인구의 7~9%를 조

사하는 추가 인 표본조사가 실시될 정이다.

첫째는 2001년 시험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인구등록부의 품질 개

선사업이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여 히 인구등록부가 센서스 통계 생산

에 사용되기에는 부정확하다고 연방과 주의 통계청이 단하 기 때문이다.

특히 인구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의 과다집계(over-coverage)와 과소집계

(under-coverage)의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약 1,500개에 이르는 인구규모 1만

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추가 인 표본조사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

표본조사에서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인구등록부의 과다집계 는 과소집

계의 문제를 통계 으로 보완하여 인구등록부의 품질수 을 개선하고자 하

는 것이다.즉,인구등록부가 실제인구를 과다집계하는 경우는 체 데이터

에서 개인데이터를 삭제하여 조정하고,반 의 경우는 통계 기 에 따라

개인데이터를 추가한다.

다음으로 표본조사로,인구 장으로 체이용이 불가능한 항목에 한 자

료를 획득해야 하기 때문이다.가령,교육,통근 등에 한 항목은 행정자료

에서 체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표본조사를 통해서 자료가 수집되어야

한다.표본조사를 통하여,주제 분야가 교육인 경우에 응답자의 최종학력에

한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을 것이다.

독일의 2011년 등록센서스 기 일자는 2011년 으로 정되어 있는데,이

때부터 인구와 주택에 한 자료가 수집되고,자료처리를 거쳐 새로운 인구

주택센서스의 통계를 이용하는데 2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상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2011년 센서스의 실시 차와 기본계획은 다음과 같다.

라.가구생성 차

가구의 규모와 구조,그리고 그들의 단 거처 상황에 한 데이터를 수집

하는 것은 모든 센서스의 핵심이다.인구와 주택에 한 센서스 안에서도

유럽연합은 회원국에게 국제 으로 공통 으로 사용되는 가구에 한 데이

터 수집을 요청하고 있다.그 정의에 따르면,가구는 하나의 주택 곧 단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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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인 가사단 의 개념(house-keeping unit

concept)으로 정의된다.

가구 내 계에 한 정보는 인구 장의 정보를 직 으로 이용할 수 없으

므로,인구등록부와 건축물 주택 센서스의 자료를 통합함으로써 개별 가구

를 생성하는 차를 밟고 있다.이 방법으로 약 3,850만 가구가 만들어 질 것이

며,아울러 이 방법은 인구등록부의 오류 등록을 찾아내는 수단으로도 사용될

정이다.이 과정에서 등록 오류를 확인하기 해 1만 명 이하의 지자체에 거

주하는 약 170만 명(1인 는 2인 가구)을 화,우편 는 인터뷰 방식에 의하

여 조사하게 될 것이다(FederalStatisticalOfficeofGermany,2007b).

가구생성 차는 다음의 네 단계로 나 어질 수 있다(그림 5-4>를 참고할

것).

(i)1단계 :핵가구 생성

먼 같은 주소에 등록된 사람들은 핵가구(corehousehold)생성을 해

인구등록부의 배우자․자녀․부모의 이름 등에 의한 상호 계에 한 정보

로 연결된다.가구 생성 차의 1단계에서는 단 거처와의 매칭이 이루어지

지 않으며, 한 다양한 형태의 가구를 포 할 수 있는 가구유형이 충분한

정도까지 만들어지지 않는다.

(ii)2단계 :인구등록부와 건축물 주택등록부 매칭작업

가구의 단 거처 상황을 결정하는 것은 센서스에서 요하지만 인구등록부

특정한 주소에 어떤 사람이 어느 주택 는 단 거처에 사는지에 한 정보

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그러므로 가구 생성 차의 2단계에서는 인구와 주

택 는 단 거처를 연결해야 한다.이를 해 특정한 주소에 등록된 사람들

의 이름은 주택 는 단 거처의 소유자 혹은 표세입자의 이름을 조사한

건축물-주택 센서스의 결과와 비교된다.만약 동일 이름이 인구등록부와 건

축물-주택 센서스의 결과에서 발견되면,그 사람은 해당 단 거처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핵가구가 1단계에서 생성되었기 때문에 소유자나 표세입

자가 속해 있는 핵가구의 구성원들은 그 주택(단 거처)에 속하는 것으로 간

주된다.

(iii)3단계 :엄격한 생성규칙에 기 한 가구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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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 독  2011  스  가  생  과  

가구 생성 차의 3단계에서는,인구 장의 추가 정보가 한 가구에 함께

사는 사람들에 한 지표로 사용된다.이것은 성씨,출생시 이름,최근 혼인

상태의 변화일,이 주소, 입연월 등과 같은 항목을 비교함으로써 행해진

다.한 단 거처에 거주하는 사람의 수의 척도는 건물 주택 센서스 결과

산출된 단 거처에 거주하는 사람의 수이다.가구생성의 3단계를 거침으로

써,사람들의 부분은 특정 가구와 주택(단 거처)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된

다.가구생성 차는 건축물 주택 센서스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악된 특

정 주소지에 더 이상 빈집이 없을 때,그리고 인구등록부에 있는 특정 주소

지에 등록된 모든 사람이 가구로 배분될 수 있을 때 완료된다.만약에 특정

한 주소지에 등록된 한 사람이라도 특정한 거처에 연결될 수 없을 때,다음

의 4단계 가구생성 차를 수행한다.

(iv)4단계 :통계 생성규칙에 기 한 가구 생성

가구 생성 차의 4단계에서는 특정한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지만 이 단

계에서 한 개의 단 거처나 가구에 연결할 수 없는 사람들을 통계 기 에

의하여 연결한다.네 단계가 종료된 후 특정한 주소지에 등록된 모든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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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가구와 거처에 배정된다.

가구생성 차를 마침으로써 모든 사람에 한 가구,고용,거주 계가 확

립될 것이다.가구 생성 차는 표본조사 결과를 통해,등록부의 에러를 통

계 으로 보정하게 한다.그리하여 완료된 결과는 최종 인구수로 확정된다.

그 차는 자료가 획득된 시 부터 시작하여 약 10개월이 소요될 정이다.

이것은 센서스 기 일로부터 약 24개월 후 이용가능하며,그때 센서스의 결

과는 공표될 것이다.

2.센서스 련 제도․법률 기반

독일은 통 센서스에서 등록센서스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단히 어려운

경험을 하 다.우선,1980년 이후,독일 최고재 소는 센서스 헌 결을

내리면서,연방통계법을 부분 손질을 해야 하는 특수한 경험을 하 으며,

마침내는 응답자에 한 부담경감이나 통계작성 비용의 경감 등을 이유로

하여,등록센서스를 새로운 센서스 방식으로 채택하기에 이르 지만 행정자

료의 품질이 북유럽보다 우수하지 못하고,인구주택총조사의 다양한 주제를

포 하는 센서스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가.독일의 센서스 헌 결과 1987년 연방통계법의 구조

독일에서 1983년의 통 센서스는 국 인 반 운동과 연방헌법재 소

의 헌 결로 지되었다.센서스 반 운동은 도시에서 당시 서독 체

지역으로 확산되었으며,제2차 세계 이후 최 의 규모와 조직으로 개

되었다. 당 반 운동의 시작은 동서냉 체제와 련된 반핵운동

(anti-nuclearmovement)이었지만,이론 으로나 실천 으로 이와는 분리되

면서 하나의 독립된 사회운동인 “사생활보호운동”(privacy protection

campaign)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HornungandSchnabel,2008).

독일에서 실시될 2011년의 등록센서스 이 인 통 인 조사표 센서스에서

조사표를 통계작성이 아닌 행정목 으로 이용하는 것이 인정되기는 했지만,

센서스 헌소송은 통계작성에서 비 보호의 필요성을 확인하 으며,이를

바탕으로 사생활 보호라는 새로운 권리 곧 “정보자기결정권”(right to

informationalself-determination)이란 개념을 정립하는데 기여하 다.센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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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연방통계법 1980년 연방통계법

제1조 연방목 의 통계 립성,객 성의 원칙 제1장 연방통계국
제1조,제2조,제3조연방통계국의책무

제2조 연방통계국 　

제3조 연방통계국의 책무 제2장통계자문회의
제4조
,제5조

제4조 통계자문회의 　

제5조 연방통계의 지정 (구법 제6조) 제3장연방통계의지정
제6조 연방통계의 지정
제7조 (신법제9조)
제8조 (신법제20조)

제6조 연방통계의 비와 운 을 한 조치 　

제7조 특수목 의 조사 (신조항) 제4장특별수속규정
제9조 (업무통계의 작성)

제8조 행정자료의 처리 　

제9조 연방통계의 법률의 규정범 　

제10조 조사항목과 보조항목 　

제11조 조사표 양식(제2항을 제외하면 신조항) 　

제12조 보조항목의 분리와 폐기
(신법에서는제11조제7항)

　

제13조 주소명부 　

제14조 조사를 탁받은 사람(비 유지의무) 　

제15조 응답의무 제5장신고의무
제10조

제16조 비 보호 제6장비 보호
제11조
(임의신고의 통지 제7조 2항)

제17조 통지 제7장EC공동체의통계조사와국제업무규정
제12조EC공동체
제13조국제업무

제18조 유럽연합의 통계조사 　

제19조 연방통계국의 국제 인 업무 　

제20조 연방통계의 경비 　

제21조 재식별의 지 (신조항) 　

제22조 벌칙규정 　

제23조 벌 규정 제8장벌 규정
제14조
(규정 없음)

제24조 규정 반에 하여 법에 규정된 행정기 　

제25조 주정부 지역통계를 무효화하는 이의
제기와 법정소송의 유 효과주

제9장권한양도 결의규정
제15조 권한양도규정
제16조 베를린 조항
제17조 경과조치

제26조 권한양도규정 　

제27조 경과조치 　

제28조 베를린 조항

제28조 이행규정 　

<  8-12> 독  연 통계  신 과  비 : 

1987 과 1980  

헌 결은 정보 자기결정권과 립 계에 있는 “통계정보의 공공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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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의 기본원칙으로 응답의무를 성립시키는 근거라고 보았다.그러나

통계조사의 두 가지 기본원칙의 립 계는 통계조사의 모든 모습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오는 기술 ․조직 조치를 필요하도록 만들었다.구체 으

로,(1)통계조사의 조사목 조사결과의 이용목 의 공공성의 명시화 (2)

사생활 보호의 을 시하는 센서스 조사항목의 선정 (3)새로운 조사방

법의 모색 조사 차의 근본 변화 (4)조사항목과 개인 식별 표지의 분

리 (5)조사표의 제3자 양도 제한 리의 강화 (6)통계조사원의 임용

배치의 정화 (7)통계조직을 다른 행정기구와 격리하는 “통계와 행정의 분

리”원칙이 곧 그것이다.

독일 센서스 헌 결은 획기 이었고 결문 자체가 포 이었기 때문

에,통계개 은 센서스법(1985년 11월 성립)이나 마이크로센서스법(1985년 6

월 성립)과 같은 개별법의 개정에 머무르지 않고,국가통계의 목 ,통계조사

의 개념이나 조직의 원칙에 근본 변화를 가져왔다.이 때문에,독일 연방

하원은 국가통계의 기본법인 연방통계법을 면 개정하고,통계정책의 새로

운 방향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따라서 여기서는 1987년 1월에 성립

하여 재에도 그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1987년의 연방통계법과 1980년의

구 연방통계법을 비교하면서,1987년의 연방통계법에 포함된 통계작성의 쟁

을 검토하여 본다.

독일 연방정부와 연방의회의 내무 원회는 1987년의 통계법에 포함되어야

할 요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 다.

① 법령이나 시행령에 의하여 지정되고,응답의무를 부과하는 연방통계는

기업이나 사업체에 한 경제통계와 환경통계에 국한한다.

② 통계의 비 보호와 데이터보호를 보장하기 한 결정 제조건으로,

조사항목과 보조항목에 한 것과 보조항목의 분리와 폐기에 한 규정

을 둔다.

③ 신뢰성과 비 유지를 하여,조사업무에서 획득한 지식에 한 특별

한 지규칙을 만들기 하여,조사원,면 조사원 기타 통계 계자

에 한 요구사항을 확정한다.

④ 통계의 비 을 보호하기 하여, 외규정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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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연방통계에 한 국민수용 로그램을 마련한다.

,⑤와 련하여,통계조사의 핵심요소와 계자의 권리의무를 조사 상

자에게 통지하는 조항이 1987년 연방통계법에 삽입되었다.통지되는 내용은

연방통계법의 새로운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이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17조 (통지)

응답자는 다음 사항을 통보 받아야 한다.

1.조사목 ,형태,범

2.통계비 보호(제16조)

3.응답의 의무가 있는지 는 응답이 임의 인지 여부

4.자료의 폐기(제12조)

5.조사원의 권리와 의무(제14조)

6.응답 거부소송 제기가 조사를 취소하는 효력은 없음(제15조 6항)

7.주소목록을 리하기 한 부차표지 조사표지 (제13조 2항)

8.일련번호의 요성 내용(제9조 2항)

등을 통지한다.

먼 ,응답의무와 련하여 응답의무를 직 으로 규정하는 1987년 연방

통계법 개정안 제15조와 1980년 통계법 제10조를 비교한다(<표 8-12>참고).

여기서 제1항의 응답의무에 한 기본규정에서 차이 은 주목할 만하다.

구 통계법과 신 통계법(안)에서는 ‘조사표에 한 응답이 임의 이라고 명

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합법 으로 설정된 조사항목에 응답하는 것이

의무화된다.’라고 해서,연방통계의 통계조사에 한 응답의무를 제로 하

고 있다.이에 하여 독일 연방의회가 최종 으로 채택한 1987년의 연방통

계법은 연방통계로 지정된 통계조사 하나하나에 하여 법조항으로,응답의

무의 유무와 범 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 응답의무의 유무에 련해 제

5조 ‘연방통계의 지정’은 비즈니스통계나 환경통계로 국한하며,따라서,이

두 역의 통계에 해서만 법규나 시행령을 통하여 응답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응답의무조항은 통계조사의 ‘진실성과 완 성’을 확보하기 한 강제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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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통계조사의 기본원칙인 ‘정보 자기결정권’과 립 계에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의 용에 한 수정은 1987년의 연방통계법의 심의과정에서 열띤

논쟁을 야기하 다.

독일 연방정부가 1987년 연방통계법(안)에서 통계조사에서 응답의 기본

인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제로서 설정한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국가통계가 명칭에 상응하는 효율 인 기능을 다하기 해서는,조사

자료에 고도의 “정확성과 진실성”(accuracyandtruthfulness)이 필요하

고,그것은 독일 연방최고재 소의 센서스 헌 결이 요구한 기본원칙

이라고 하는 이었다.

② 특정의 통계조사에 한 응답이 임의 이라도,응답의무 조항이 들어

있는 통계조사와 같은 정도의 ‘신뢰도’를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응답의무를 폐기해서는 안 된다.

③ 응답의무 조항의 필요성에 한 단은 통계조사의 진행기간 에도

일어날 수 있고,이를 기 로 하여 련 통계조사는 “응답의무”가 부과

되지 않는 임의조사로 변경될 수 있다.(제5조 제3항 제2단)

④ ‘정보조사와 정보처리의 새로운 방법에 한 조사연구’에서 응답의무

로 인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한 제조건을 검토하고,이 문제를 해결

하기 하여 마이크로센서스법에 기 한 시험조사(1985~1987년)를 실시

한다.

정부법안과의 립이 가장 에 띄는 의견은 경제단체나 사회단체가 아닌

조사객체 에서 ‘자연인’(naturalperson)은 ‘정보 자기결정권’을 근거로 하

여,‘응답의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녹색당(GreenParty)의 제안이었

다.녹색당은 경제조직이나 사회단체와 달리 개인은 “자연인”으로서의 기본

인 권리를 특별히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았다.특히

자연인이 조사객체가 되는 연방통계에서는 응답의무를 으로, 외 없

이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한 응답의무의 존재가 원칙 으로

제되고 있는 경우에는 시험조사를 실시하여도 응답의무가 부과되지 않은 임

의 인 통계조사의 결과를 공평하게 평가 할 수 없다.요약하면,“자유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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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인 법치국가의 국민은 통계자료가 국민의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해

서 불가결하다고 확신하는 경우에만 측 가능한 분야에 하여,데이터를

자발 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독일 연방정부와 녹색당의 립하는 견해를 양극화시켜 보면,그 에서

1987년의 연방통계법으로 확정된 조문인 연립정권의 자유민주당(FDP,Free

DemocraticParty)과 사회민주당(SPD,SocialDemocraticParty)의 수정제안

의 요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응답의무 조항의 필요성은 조사 상 역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입

법부가 응답의무의 유무와 범 를 하나하나의 개별통계에 한 조사법

규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② 개별통계의 심의는 “장래, 다수의 통계가,응답의무가 부과되지 않

는 방식으로만 작성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느낌을 조장하는 것이 아

니어야 하며”, 특히 경제 역의 통계조사에 있어서는 “응답의 임의성

은 통계에 한 신뢰성을 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에 유의해야 한

다.

③ 수정제안의 경우 특히 사회민주당의 경우는 ‘이 이상 후퇴 할 수 없

다.’더욱이 ‘법률 체에 찬성하기 한 요한 제조건’인 그것은,연

방헌법제 소의 센서스 헌 결의 요구사항이라는 이다.

기민당(CDU/CSU)은 무엇보다,독일 연방정부가 ‘변경동의를 강하게 거

할 것’을 우려하여,연방정부는 (1)지 까지의 경험에 의하면 경제통계 분야

와 응답의무가 부과되지 않은 임의 인 통계조사로는 신뢰성과 완 성을 갖

춘 통계를 작성할 수 없고,(2)바이에른 주 통계청장의 증언에 의하면, 행

통계의 95%가 응답의무가 부과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특히 연방

경제부(FederalMinistryofEconomy)와 연방통계청이 녹색당의 제안을 심

으로 통계법의 원안 는 경제통계에 한 응답의무조항의 필요성을 옹호하

고 있다.최종 으로는,연립여당과 사회민주당이 “‘센서스 헌 결의 요구

사항에 의거하여,무기한의 (응답의무 조항의…)존속을 인정하지 않고,의회

가 그것에 해 활발히 심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선에서

수정제안이 성립하 다.응답의무 규정에 한 견해는 모두 연방헌법재 소

의 센서스 헌 결을 근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최 공약수 인 견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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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년 신 연방통계법 (제

15조)

1987년 연방통계법(안)(제

15조)

1980년 구 연방통계법

(제10조)

제1항 (1)기본규정

응답의무는 조사법규에,의

무의 유무와 범 가 규정되

어 있는 때

(1)기본규정

회답의 임의성이 명시 되어

있지 않으면 응답의무 있음

(1)기본규정

회답의 임의성이 명시

되어 있지 않으면 응답

의무 있음

제2항 1)응답의무는 조사 탁자에

해 발생 (80년 법과 같

음)

1)응답의무는 조사 탁자

에 해 발생(80년 법과

같음)

1)규정 있음.동일

제3항 1)응답의 진실성,완 성

과 기한엄수의 규정 (80년

법과 같음)

2)응답의 수행은 1)을 엄수

한 조사표가 조사사무실에

게 도착한 경우

3)응답의무료제공의규정법

규의규정이없으면,응답자가

경비부담(80년 법과 같음)

1)응답의 진실성,완 성과

기한 엄수의 규정 (80년 법

과 같음)

2)응답의 수행은,1)을 엄수

한 조사표가 조사사무소에

도착한 때(신규정)

3)응답의무료제공의규정법

규의규정이없으면,응답자가

경비부담(80년 법과 같음)

1)규정 있음.동일

2)규정 없음

3)규정 있음.동일

제4항 1)조사표의 응답은 문서

는말로 할 수 있다 (조사원

조사의경우)

1)조사표의 응답은 문서

는 말로 할 수 있다 (조사

원조사의 경우)(제11조에

서 독립)

1)본인이 기재하는 조

사의 경우,조사표 기재

규정

2)응답의 진실성의 서

약 서명규정

제5항 1)조사표 반송의 선택가능

성 (직 달, 투,조

사사무소에 우송하는 방법)

1)조사표 반송의 선택가능

성 (직 달, 투,조

사사무소에 우송하는 방법)

규정 없음

제6항 1)응답 거부,이의 신청이

응답유 효과를 갖지 않는

다.

1)응답 거부,이의 신청이

응답유 효과를 갖지 않는

다.

규정 없음

<  8-13> 독  통계  답 무 규  변화: 1987  신 과 1980   

헌 결의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은 사회공동체 속에서 정보교환에 의존하는 인격이다.정보는 그것

이 인격사항에 련되는 경우,사회 실의 사상(寫像,mapping)에 불과하

며,결코 당사자 그 자신과 연결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연방헌법재 소의

결에서 반복 으로 강조되어 왔지만,독일 헌법은 사회를 긴 한 개인의

조합,즉 개인이 공동체 으로 련된 결합으로 규정하 다.이 때문에,개인

은 정보에 한 자기결정권이 공공의 이익을 해 제한되는 것을 기본 으

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연방통계법 제6조 제1항에 해 히 인정되고 있듯이,정보의 자기결정

권을 제한하기 해서는 독일헌법 제2조 제1항에 기 한 법률 인 근거가

필요하므로,그것은 제한의 필요성과 범 를 명문화하여,법치국가의 명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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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칙을 충족시켜야 한다.그것을 명문화하기 해서는,입법부는 비교성

의 원칙에 더욱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헌법상 지 를 인정받고 있는 기

본원칙은 기본권 그 자체의 본질에 기 하여,이 기본권은 국가에 한 국민

의 보편 인 자유권의 표 으로서,공익을 보호하기 한 것에 한해서만 인

정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새로운 연방통계법에 있어서는,응답의무 조항이 통계조사의 일

반원칙에서 이탈하여,하나하나의 개별 인 통계조사에서 용의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그것은 응답의무 조항 조사목 의 공공성을 근

거로 하기 때문에,하나하나의 개별 인 통계조사의 공공 필요성에 해,

사회 합의를 얻어내는 것이 기본 인 제이다.

따라서 독일의 1987년 면 개정된 연방통계법에서는,응답의무의 존재가

하게 상 화되었으며,한정 으로 문법화 되어 있는 한편,한번 응답의

무의 용이 인정된 통계조사에 해서는,구 통계법과 마찬가지로 는 더

욱 더 엄격한 응답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삽입되었다.(1)조사 상자가 조

사응답의 진실성과 완 성을 보장하고 응답기한을 수하는 규정 (제3항),

(2)조사표로 실시되는 통계조사에 한 응답의무 수행 (=’합법 ’으로 기입

된 조사표의 조사사무실 도착)규정 (제3항)이 바로 그것이다. 한,응답거

부나 이의제기가 조사에 한 응답을 유 하는 효과를 거부하는 규정 (제6

항)은 1980년 연방통계법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다.이것은 주목해야 할 응답

유 제한조항인 것이다.더욱이 응답의무를 반한 사람에 한 벌 규정(제

23조)은 새로운 마이크로센서스나 1987년 센서스에 있어서도 엄격하게 용

되어 있다.

<표 8-13>에 제시된 그 외의 응답의무에 련한 조문을 보아도,응답의무

를 제한하는 규정과 한번 정해진 신고의무에 해서는 그 수행을 엄격히 하

는 규정이 세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덧붙여 제25조 ‘주와

자치체 통계에 있어서 응답 거부나 이의제기가 조사회답을 연기시키는 효과

를 부정하는 규정’은 ‘87년 법안’에서는 발의되지 않았지만,주와 자치체의

요구에 의해 추가되어진 조문이다.

비 보호에 련한 규정도 응답의무 규정과 마찬가지로 큰 변화가 있었다.

여기에서도,응답내용의 비 보호를,직 으로 규정하는 1987년 통계법

제16조와 1980년 통계법 제11조를 비교하도록 한다.

1987년의 면 개정 연방통계법 제16조는,통계조사 종사자의 비 유지 의

무에 한 기본규정(제1항),연방통계 작성을 목 으로 한 조사표의 양도를

인정하는 목 규정(제2항~제6항), 양도된 조사표의 비 보호에 한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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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제8항~제10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제1항은 비 보호의 기본규정이 있

는 한에 있어서는 1980년 연방통계법 제11조 ‘비 보호’의 제1항이나 1987년

연방통계법의 동항과 다르지 않다.다만 차이 은 후자에서는 규정 용의

외사항이,다른 조항에 따로따로 되어져 있었지만,1987년의 연방통계법에서

는 규정 용이 제1항에서 제4항에 이르기까지 열거되어져 있다.그것은

1987년 연방통계법이 체 으로 조항수가 늘어나고 있는 ‘조문편성’의 이유

뿐 아니라, 용제외사항을 한정 으로 명시하기 한 것이다.

통계업무종사자의 비 유지 의무와 련해,1980년 연방통계법은 통계조사

원에 한 조항을 별도로 두기 않고 있다.1987년의 신 통계법은 통계조사원

의 임용,복무규정(제14조)이 조항에 삽입되어 있다.규정에 의하면 1)통계

조사원은 조사 상자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과 통계의 비 을 보장하겠다

는 서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2)응답의무자의 불이익을 야기하지 않도록,

조사원이 임용,배치되지 않으면 안 된다.1987년의 신 연방통계법에서는 조

사종료 후에도,비 유지의무 규정이 용되는 것이 조문에 명기되어 있다.

한 통계실사의 국면에서는,조사 상자가,조사표를 한 투 등을을

이용하여,조사원에게 반송하거나 조사사무실에 직 반송하는 것을 인정하

고 있다.

다음으로,1980년 연방통계법은,통계목 을 해서,조사표가 양도되는 경

우,통계조사의 실시기 상호간 개인데이터의 이동밖에 인정 되지 않았다.

그러나 1987년의 연방통계법은,그것과 동시에 지역집계를 해,연방통계청

이 주 통계국청 조사표를 제공하는 것, 국민경제계산을 작성하기 해,

연방과 주의 통계청 간에 조사표 자료를 교환하는 것 (제3항), 는 연방통계

를 지정하는 법률에 의해,양도된 조사표 자료의 종류와 범 가 확정된 것을

조건으로 하여,통계작성을 해,그것을 기 자치체의 통계기 에 양도하는

것(제5항)을 인정 한다.제3항은 1987년 연방통계법의 기 과정에 있어서는

연방통계청의 배려에 따라서 제5항은 연방의회의 번의과정에 있어서의 지방

자치체 책임자 회의의 요구에 따라,각각 도입된 조항이다.

이 듯,1987년 연방통계법은,통계목 의 조사표의 양도를,통계작성의 용

도와 작성주체=양도처 기 에 해,개별 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다음

으로,통계작성 외 의 목 을 한 양도도 양도 목 이, 하게 좁 져,엄

한 비 보호조치가 요청되고 있다.

1980년 연방통계법은 제11조 ‘비 보호’제3항에 있어서,연방과 주의 행정

청에 있어서의 조사표의 이용에 해,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 있다.‘연방

통계청,주통계청 그 밖의 조사실시기 청은 통계의 작성을 명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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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령에 의해,특정 범 의 수령자와 사용목 을 해 개별데이터의 양도가

인정되고,조사표에서 그 주지가 표시되어져 있는 경우에는,조사분야를 소

하는 연방과 주의 상 청과,그것들에 의해 지정된 기 ,그 외의 공무

원 공무의 수행에 특별의무를 갖는 자에 해,그 요청이 있다면,통계의

개별데이터를 제공 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이것들의 규칙명령 조사

표에는,성명, 는 성명과 주소를 같이 제공할지, 는 그것들을 제외하고

제공할 것인가 명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응답자의 정보제공에 의해 얻어진

지식은, 련자에 한 불이익을 래하는 조치를 해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1980년 연방통계법에서는,조사법규에 양도처,이용목 ,익명이거

나 아닌 것 등이 규정되어,그것이 조사표에 표시되어있는 것을 조건으로

해,연방이나 주의 행정 청에 양도하는 것이 일반 으로 인정되고 있다.본

조항에 따르면,1983년 센서스법이,① 조사표의 데이터를 주민등록의 정정

을 해 이용 되는 것,② 이름을 빼고 조사표의 데이터를 연방과 주의 행정

기 이 ‘합법 으로 련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제공 할 것,3.‘지역

계획,측량,기 자치체 통계 환경보호를 해 필요한 조사표에서 이름을

빼고…’기 자치체에 양도 하는 것을 인정했던 것은,연방통계법과의 계

에 있어서의,법규정상의 문제 은,일단,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말 할 수 있

다.바꿔 말하면,1980년 연방통계법은,통계목 으로,행정목 으로,조사표

의 양도에 해서는,제한조항이라 말할 수 있는,허가조항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 할 수 있다.

1980년 연방통계법과 비교하여,1987년 연방통계법은 헌 결의 요청을

받아 들여,조사표의 통계목 이외의 양도를,통계목 이든 행정목 이든,

‘입법기 에 한 이용으로서,통계목 을 해’,개별치를 포함한 통계표를,

행정 청에 제공 하는 것’제4항’에 한정해,통계목 에 해,‘개별 사항에

한 입법에 없는 목 ’과,개별정보 인 이용을 배제하고 있다. 한,‘립

’인 과학연구계획의 실 을 해, 학이나,연구소가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지만,‘조사표가’두드러지게 큰 시간,경비와 노

력의 지출에 따라서도,당사자에 련되지 않는 한’과,조사표가 실질 으로

익명화 되어져 있는 것 (제6항)이 양도의 제조건이다.

한,양도기 에 있어서의 조사표의 이용에 해서도,1) 련법규에 의해,

개표양도의 허가규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 하다(제4항,제5항),2)마이크로

데이터 이용자에도 비 수 의무가 용 될 것 (제10항),3)조사표의 이용

을,양도 목 으로 한정할 것,4)조사표의 양도를 받는 기 자치체의 통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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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통계기 의 분리,양도규정과 비 보

호,익명화 련 조항

(B)응답의무 련 조항

제1조 연방목 의 통계

1)자문 원 =데이터보호 원

제1조연방목 의통계

1) 립성,객 성의 원칙

2)사회 국가의 제조건

제4조 통계자문회의

1)자문 원 =데이터보호 원

제3조 연방통계청의 책무

1)조사계획 조정과 조사결과의 공공성

제6조 연방통계의 비,운 조치

1)시험조사의 보조항목 분리

2)조사표의 폐기 규정

제5조연방통계의지정

1)법정통계의 지정

2)응답의무의 법규에 의한 규정의제한

3)조사목 결과의 공공 필요성

제9조 연방통계의 법률의 규정범

1)조사,보조항목의 법규정 명시

2)연속,정리번호의 규정

　

제10조 조사항목과 보조항목

1)양 특성의 분리

제6조연방통계의 비,실시 조치

1)시험조사의 응답의무의 제한

제11조 조사표

1)보조항목의 명시

2)표의기계읽기설계

제7조 특수목 의 조사

1)일시조사,연구조사에서는 응답의무 없음

제12조 보조항목의 분리와 폐기

1)익명화의 기술 조치

제11조조사표

1)자기기입조사 응답방식

2)응답의 진실성 서약 서명 규정

제13조 주소명부

1)이용목 과 내용의 엄 한 규정

제15조 응답의무

제14조조사의 탁자

1)실사종사자의 비 유지의무

2)실사종사자의 정임용,배치

제17조(피조사자에의)통지

1)응답의 임의성,응답의무의 통지

제15조 응답의무

1)조사표 반송의 방법 선택

제23조 벌 규정 (응답 반)

제16조 비 보호 제25조 주,자치체통계의규정

응답거부,항고의 연기효과의 무효규정

제17조 (조사 장자에 한)통지 　

제21조 재식별의 지 (신조항) 제26조경과규정

1)연방정부는 지정통계,응답의무의필요성과

범 를 연방의회보고 (1988년1월까지)

제22조 벌칙규정 (제21조 반자 벌칙) 　

제26조 경과조치

1)통계작성 탁기 에 있어서의 비 보호

　

<  8-14> 독  연 통계   비 보호, 답 무  

을,다른 행정기 으로부터 격리할 것 (제5항),5)조사표의 이용자를 비

유지 의무를 수하겠다고 서약한 사람으로 제한 할 것 제한을 엄수하기

해 조직 기술 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제6항,제8항),6)연

방통계청이 마이크로 데이터의 ‘양도내용,양도기 ,양도의 기일과 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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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재하고, 련 기록을 보 할 것 (제9항)과 엄 한 비 보호규정과,공무

수규정, 차폐화 규정이 포함된 것 등이 새로운 연방통계법의 특징이라

고 말 할 수 있다.

그런데,1987년 연방통계법은 제16조의 비 보호에 한 직 규정뿐만

아니라,비 보호에 한 많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그것을 정리한 것이

<표 8-14>에 제시되어 있다.

1987년 연방통계법의의 요한 특징의 하나는,개인조사표의 익명화 차

를 구체화할 목 으로,지 까지의 조사사항을 표시하는 개념으로서,조사특

성과 보조특성을 분리하고 있다는 것이다.조사특성에 해서는 통계목 으

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했는데 이것은 바로 인 ․물 사항에 한 정보제

공’이고,보조특성은 개인조사표를 조사 상자와 매칭하기 한 개인식별번

호(personalidentifier)라고 할 수 있다.

1987년의 연방통계법에서 제10조가 조사특성과 보조특성의 내용을 정의하

고,보조특성의 이용방법을 규정하고,제11조는 보조특성을 확인할 수 있도

록 조사표에 명시 할 것을 규정하며, 제9항은 조사표에서 얻을 수 있는 조

사특성과 보조특성을 조사법규의 조문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제12조

는 조사특성과 보조특성을 분리하는 시 ,보조특성의 보 과 말소를 지시하

는 익명화의 차규정이고,시험조사(testsurvey)에 해서도,특별히 분리․

삭제에 한 규정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13조는 사업체와 기업의 주소데이터에 한 보조특성의 이용

방법을 정하고 있다.

한편,1980년의 구 연방통계법은 제11조 ‘비 보호’에 있어서,익명화 차

를 응답자와 그 외의 당사자를 식별하기 해 사용 할 수 있는 데이터,특히

‘이름과 주소’가 ‘다른 응답정보로부터’분리,보 되어,‘연방목 의 통계작성

을 해,그것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삭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제7

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문의 내용은 간단하고 일반 이지만,이 조항은

1980년 구 연방통계법의 주요한 개정사항이었다.그러나 1981년 3월에 성립

한 1983년 독일 센서스법에서 조사표가 개인식별자료를 기타의 조사특성에

서 분리․보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았다.더욱이,독일 연방재 소

가 내린 헌결정이 ‘ 인 자동데이터 처리의 기술 인 조건’때문에 ‘정

보에 한 자기결정권이 요구되고 있으며,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데이터의

익명화와 비 보호에 기 한 통계의 차폐화(遮蔽化)야말로 국가기 이 계획

업무를 수행하기 하여 필요한 정보에 근하는 길을 연다’고 통계조사

의 필요성에 한 기본 제로서 익명화(anonymization) 차를 요청 하는



460

것이다.

그러므로 1987년 연방통계법은 앞에서도 언 하 지만,새로운 조사방법

개념인 조사특성과 보조특성을 제정하는 것에 의해,익명화 차를 하게

정 화하고 있다. 한,같은 법은,1987년 연방통계법(안)과 비교해도,‘분리

삭제에 한 규칙의 용은 행정의 재량에 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

는 연방데이터보호 원등에 주장에 의해,1)사 조사와 시험조사에 있어서

의 보조특성의 분리․보 과 삭제의 시 과 기한이 명확해지면서 (제6조와

제12조), 한,2)주소데이터의 이용규정이 통계조사의 차에 따라 정리되

어져 있다 (제13조). 한 3)연방 상원(Bundesrat)의 요구에 의해,소지역 통

계를 작성하기 한 최소 집계단 가 ‘시읍면의 가구’로부터 ‘가로측 블록’으

로 좁 진 것(제10조)이,조사표의 개인데이터를 동일인에 한 다른 자료 데

이터와 결합하는 것을 지하는 새로운 조항(제21조)에 의해,익명화 규정이

보강되어져 있다.

조사표의 익명화 차에 한 조문을,앞의 수비조항이나 비 보호에 한

규정과 조하여 보면,마이크로 데이터의 이동에 따라,피조사자-조사원-조

사기 -주/연방 통계청이라 하는 조사조직과 연방통계청,주통계청으로부터

조사표를 양도받게 되는 기 단체,곧 사회 기 과 행정기 을 분리하는

차폐화 규칙을 두고 있다.

<표 8-14>에 제시된 다른 조문에서도 조사표의 이용목 등에 한 규

정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부터 1987년 연방통계법의 체가 통계조사의 새로

운 비 보호의 원칙을 배려한 통계법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첫째는 조사표를 양도하는 근거가 통계작성 이외의 행정목 이나 과학연구

목 인 경우는 물론,통계목 의 경우에도,양도 목 을 구체 으로 규정하

는 것에 의해,명확히,한정 으로 확정되어져 있는 것이다.다시 말한다면,

조사표를 양도하는 근거 그를 한 법 규정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응답의무규정에 해서도,꼭 들어맞는 것으로,규정의 용에 해

서는,하나하나 통계조사의 법규에 의해,확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따라서,

매번,응답의무의 근거가 문제가 된다.여기에서는 비 보호규정의 필요성이

나 응답의무규정의 근거라 하는,통계법상의 낡고 새로운 문제가,오늘날의

통계사정,특히 라이버시문제와 련하여,법률 으로 정비되고 있다고 평

가할 수 있다.

특히,응답의무를 조문화하기 해서는,그것을 부과하는 것에 의해 얻어지

는 조사결과가,어떠한 정보내용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가,그 기 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신 연방통계법은 이 때문에 제1조 ‘연방목 의 통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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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방통계에서는 립성,객 성과 과학 자립성의 원칙이 용될 것,(2)

연방통계는,넓게 사회 체를 해 사회 경제 생태 인 계를 명확히

할 것 (3)그것이 사회국가 원칙을 실 하기 해 정책의 제조건일

것과,정부통계의 정보내용이나 사회 의의를 명문화하여 규정하 다.여기

에서는 국가통계를 사회 인 공공재로 보는 이른바 “국민의 공유재산” 는

“민주주의의 토 ”라는 말처럼,사회 으로 공인된 하나의 실체라는 의미가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이미 언 하 지만,연방헌법재 소의 헌 결은,‘개인정보에

한 자기결정권’을 제한해,통계조사에 하여 정보제공을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로서,통계조사가 갖는 조사목 의 공공성을 정당화하고 있다.그것이

1987년 통계법은 정부통계의 정보성격에 고들어,명확한 정식화가 되어 있

다.통계조사의 기능 인 조사목 뿐 아니라,통계정보 그 자체가 객 으

로 독립성을 갖는 것은 한번 정보제공의무의 필요성을 공인된 통계조사에서

는,조사 상자에게 조사회답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제조건이 될 수 있

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헌 결이나 연방통계법의 규정은 기본규정으로서,규정내용은,일반 형

식 인 것으로 되지 않을 수 없지만,등록센서스 도입 이 에 개정된 독일의

센서스법을 보면,조사목 에 한 조항이나,그것을 해설하는 법안자료에

있어서 센서스의 실시 목 이,연방통계법의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구체

이고 자세하게 세 히 서술되어 있다.

특히,법안자료에 따르면,통계정보 그 것이,공공 인 인식정보로서,‘정책

과제 역의 문제상황’을 분석하여,‘정당,사회 약의 당사자,경제,직

업단체,그 밖의 수많은 경제 과학 공공조직의 문제제기’에 견딜 수 있

어,‘국민의 생활조건의 향상’을 실 하는 사회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

하다.따라서 통계정보가,사회경제정책의 일반 지침이나 행․재정 과정의

기 지표로서,법제화,제도화되어져 있을 뿐 아니라,‘사회 경제 생태

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여러 정치 경제 주체’의 사회 행 에 한

‘공정기능을 부담,특히 국가의 행․재정활동에 해,‘비 원리’를 제공할

것,이것이 통계조사의 응답방식에 한 응답의무 규정이 인 사회

실효성을 발휘하기 한 기본조건이 되어야 한다.

조사방법론의 에서 보면 응답의무의 규정은,통계조사의 정확성과 완

성을 확보하기 해 강제규정이지만, 인 법률 근거에 의하면,조

사목 혹은 통계정보가 공공재로서,객 립성(objectiveneutrality),혹

은 과학 자립성(scientificautonomy)을 갖춰야 할 것,국가통계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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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인식 되고 있을 것,이것이 연방통계법에 총 된 통계개 의 제1의

방향이라 말할 수 있다.

둘째는 통계조사의 비 보호에 한 조항을 검토하여 보면,통계조사 종사

자의 비 유지 의무뿐 아니라,통계조사의 조직과정을 체로서,다른 사회

활동이나 행정기 으로부터 분리하는 규칙이 들어있다.분리 규칙은,통

계기 을 일반의 행정기 으로 독립시킬 것을,통계조사의 비 보호를 완

히 보장하는 제도 인 조건으로서 요청한다.통계기 의 상 인 독립성은,

독일 연방공화국의 ‘문 인 집 주의’(professionalcentralism)에 의해,보

장되고 있다.

독일의 통계활동의 특징은, 문 집 주의,즉,통계활동을 해 독립

으로 설치된 국가통계기 인 연방통계청으로 통계활동을 집 하고 있는 것

이다.극히 소수의 외 인 경우를 제외하고,연방통계의 작성이 임되어

있다.( 를 들면,농업행정,교통행정,노동행정과 독일연방은행이 그 다.).

문 집 의 원칙은 유럽에서는 부분의 국가통계를 하나의 기 에서

기 으로부터 집 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것,다른 이용자에 요구는 자주

같은 통계에 의해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복조사를 방지하는 것, 문 직

원과 기회장치를 합리 으로 투입해,같은 모양으로 가동할 수 있다.더욱이,

문 집 주의는,사회경제 사상에 한 완 하고 균형있는 총체 인 구

성상을 악하는 통계를 편성하기 한 제조건이다.

따라서 연방통계법은 연방통계청과 지방통계청에,연방정부의 통계활동

체에 해,강력한 권한과 범 한 범 의 업무를 인정하고 있다.연방통계

는 개별 인 행정운용이나 사회 필요성에 따라서 연방정부의 의해 발의되

지만,연방통계국이 정부부처의 요구사항을 근거로 하여 지방통계청과 업무

를 조정하여 연방통계를 체계 으로 비하고 개선하도록 한다. 한,연방

통계청의 주요책무 의 하나는 조사계획과 집계계획의 조정과 조사결과의

공공 성격을 확보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방통계청의 활동을 통계조사의 응답의무 규정과 비 보호 규정의

인 의의와 연계하여 생각해 본다면,통계활동을 체 으로 조정해,

자립 인 통계정책을 개할 필요성과 가능성이 라이버시의 새로운 권리

규정=‘개인정보에 한 자기결정권’과의 길항 계를 맺는 것,이것이 독일 통

계개 이 지향하는 제2의 방향성이다.

제1과 제2의 방향성은,더욱 정부의 통계조사 통계정보가,개별 으로

는,개개의 사회 필요성이나 행정운용에 의거하여 발생한다고는 해도,

체로서는,통계조사체계와 통계체계의 과학 인 합리성을 높여가는 제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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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건으로 볼 수 있다.

1987년 연방통계법의 당 제안서에서는 통계기 과 행정기 의 분리가

문 집 주의의 원칙과 조화되어,(1)통계의 비 보호를 해서만이 아닌,

모든 통계의 조정과 통계이용자의 희망을 실 할 것,(2)조사 상자의 응답

부담 경감이나 복조사의 제거에 효과 인 것과 함께,(3)‘통계조사의 조사

결과의 자기완결 인 국가,경제,사회 환경의 체상에의 련짓는 것을

용이하게 할 것’을 지 하고 있다.다시 말하면,새로운 연방통계에서는,효

율 인 통계체계의 합리화론이란,다른 으로부터,통계체계의 총체 인

합리화가 지향되어져 있을 것,이것이 통계개 의 제3의 방향성이라 볼 수

있다.

우리들은 독일의 1987년 연방통계법의 특징과 통계개 의 방향을 논의하여

왔지만 독일은 통계활동은 1980년 에 첨 화하고 시작한 통계작성을 둘러

싸고 악화되고 있는 통계환경에 정면으로 응함으로 해서 단순히 통계조사

의 비 보호를 엄격히 할 뿐만 아니라,마땅히 있어야 할 통계조사와 통계행

정의 하나의 장래 지침을 설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분명히,북유럽의 등록통계(register-basedstatistics),곧 행정자료를 기반으

로 하는 통계 시스템은 통계조사로부터 이탈해 가고 있는 통계실천의 주목

해야 할 하나의 방향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의 국가에서 등록자료를

완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실사를 통한 자료 수집을 완 히 포기

할 수 없는 사회 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이 때문에,우리

는 독일이 지난 30년간에 걸쳐서 이룩한 통계개 은,통계조사를 최후까지

보호하는데 필요한 통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물론,서독의 그 후의 마이크로 센서스나 1982년 센서스가 여러 곤

란에 부딪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가능성

은 여기에 주어진 세 가지의 방향성에 따라 통계정책이,얼마나 진행되어 가

는가에 달려있다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을 종합 으로 고려한다면,

독일의 새로운 연방통계법은 통계조사나 통계정책의 미래를 망할 수 있는

기본 인 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나.독일의 센서스법

독일 연방통계청은 센서스 비법,유럽연한 인구센서스 주택규정,센서스

법을 근거로 하여, 2011년 등록센서스를 비하여 왔다.2011년 센서스

비법(CensusPreparationLaw)이 2007년 12월 13일 발효하 다.200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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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2011년 등록 센서스법(Register-basedCensusLaw)이 발효하 다.이것

은 2011년 센서스를 등록기반 방식으로 한다는 제1 의 규정과 통계법 개정

을 포함한다.유럽연합 인구주택센서스 규정이 2008년 9월 2일에 정식으로

발효하 다.

모든 국가통계와 마찬가지로,응답자의 마이크로 데이터는 엄격히 비 을

보장한다는 핵심원칙은 센서스에도 그 로 용된다.해당 자료는 외없이

통계 목 에 기여해야 하며,그것이 개인이나 공간기 에 자의 으로 배포

되어서는 안 된다.이것은 연방통계법에 의한 것이며,추가 으로 연방자료

보호법도 용된다.센서스 자료는 으로 통계목 에 기여해야 하며,

민간기 이나 공공기 에 달되어서는 안 된다.이것은 연방통계법(Federal

StatisticsLaw)에 의하여 규율되며,연방자료호법(FederalDataProtection

Law)규정이 용된다.

1983년 연방헌법재 소(FederalConstitutionalCourt)가 1983년 12월 15일

센서스 헌 결을 내린 후,센서스 결과의 개인 련 마이크로 데이터가 통

계기 에서 다른 행정 청으로 양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단하 으며,따라

서 어떤 마이크로데이터도 국가통계의 개인비 조항을 수해야 하며,그

자료가 외부에 설될 수 없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독일 센서스 비법

독일의 2011년 센서스 비법은 200년 라운드에 유럽연합 회원국을 상으

로 실시되는 센서스에 독일 연방공화국이 회원국으로 센서스 활동에 참가하

기 하여 2007년 12월에 제정했던 법률이다(<표 8-15>참고).종 의 통

센서스가 조사표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것과는 달리,2011년 센서스는 기존의

행정자료를 상당부분 이용하여 실시되는 등록센서스 방식을 원용하며,이 때

문에 독일 연방통계청은 종 의 통 센서스와 비교할 때 조사비용이 크

게 감될 것이라고 측하고 있다. 비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행정기

은 일반 으로 이용 가능한 행정자료를 편집하기 하여,인터넷을 범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 연방공화국 내각은 2007년 3월 28일,연방내부무가 제출한 센서스

비법안(案)에 하여 합의하 다.이 비법에는 주소명부(addressregister)와

건축물 장(buildingregister)의 구조에 한 조항이 포함되었으며,그것은

상이한 등록자료의 기록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하기 한 것이었다(제2 특히

제2항의 규정을 참고).2008년 4월부터,이 등록자료는 처음으로 측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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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명칭

건물 주택 센서스를

포함한 2011년 등록센서

스 비를 한 법률

GesetzzurVorbereitung

einesregistergestützten

Zensuseinschließlicheiner

Gebäude-

undWohnungszählung2011

약칭 2011년 센서스 비법
Zensusvorbereitungsgesetz

2011

용범 독일연방공화국 BundesrepublikDeutschland

Rechtsmaterie: 행정법 Verwaltungsrecht

FNA: 법령번호 29-36

입법일자 2007년 12월 8일
8.Dezember2007

(BGBl.IS.2808)

효력발생 일자 2007년 12월 13일 13.Dezember2007

최종 개정일자 2009년 7월 8일
Art.3Gvom 8.Juli2009

(BGBl.IS.1781,1792)

최종 개정법의 효력

발생일자
2009년 7월 16일

16.Juli2009

(Art.4Gvom 8.Juli2009)

<  8-15> 독  2011  스 비  본 보 

(Vermessungsbehörde, measurement office)(제4 ), 등록기 (Melde-

behörde,registration office)(제5 ),그리고 연방고용청(Bundesagenturfür

Arbeit,FederalEmploymentAgency)(제6 )의 자료와 합성될 수 있도록 했

다.주소명부와 건물 장은 센서스 실시 후 6년이 지나면 해체하고, 장된

자료는 폐기처분하도록 했다(제15 ).

독일 연방상원(Bundesrat,UpperHouseoftheParliament)은 2007년 5월

11일에 합의가 의무화되지는 않지만 센서스 비법에 하여 우려를 표명하

다.2007년 9월 17일,독일 연방하원 내무 원회에서,센서스 비법에 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이 공청회에서,내무 원회 원들은 학술분야,자료보

호,국가통계 문가들에게 질문을 했다.

2007년 9월 20일 독일 연방하원은 115차 회의에서 기민당(CDU)과 사민당

(SPD)은 제2독회와 제3독회로 이행할 것을 합의하 으며,여기에서 자민당

(FDP)과 연 90/녹색당(Bündnis90/Greens)은 기권하고,좌 그룹은 반 하

다.

독일 연방상원은 2007년 10월 12일에 센서스 비법을 토의하 으며, 재

원회(Vermittlungsausschuss,MediationCommittee)를 소집하 다.소집이

유는 센서스 실시로 주정부나 기 자치체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한 연

방정부의 분담,센서스 결과의 품질 보호(소 “개별사례 검토의 허용”),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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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명칭 2011년 등록센서스 법률

Gesetzüberden

registergestütztenZensusim

Jahre2011

약칭 2011년 센서스법 Zensusgesetz2011

용범 독일연방공화국 BundesrepublikDeutschland

법의 종류 행정법 Verwaltungsrecht

FNA 법령번호 29-37

공포일자 2009년 7월 8일 8.Juli2009(BGBl.IS.1781)

효력발생 2009년 7월 11일 16.Juli2009

<  8-16> 독  2011  스  본 보 

서스 차의 통일성(따라서,연방 상원의 센서스 비법에 한 동의의 필요

성을 요구하기 한 것이었다).한편,연방정부 책임자는 2007년 10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주소명부 자료의 개별사례 검토(individual-case

examination)를 요구하는 독일 연방 상원의 요청에 하여 자료보호의 필요

성을 강조하 다.

센서스 비법에 한 연방하원 투표는 2007년 11월 28일에 실시되었다.독

일 연방하원은 연방 상원의 이의제기를 2/3의 다수표로 기각하 으며,2007

년 12월 12일에 공포되었다.

**독일 센서스법

독일의 2011년 센서스법은 2011년도에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유럽연합

체에 실시되는 센서스에 참가하기 한 법률이다(<표 8-16>참고).이 법률

은 통계법 개정은 물론 2011년 센서스 실시를 한 법률의 하나로서 2009

년 7월 16일에 효력을 발생하 다.이 센서스법은 유럽연합 규정 763/2008이

독일 국내법으로 변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조사항목(연령,성별,교육,

주택규모)을 규정하고,독일 연방통계법에 규정된 응답의무를 구체화하고,보

조항목의 폐기기간은 물론 통계조사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한 각종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2011년 연방센서스의 재정을 어떻게 분담하는가를 두고,연방통계청과 주

통계청 간에 립이 생겨났으며,제187차 내무장 회의는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주정부 감사원과 연방정부 감사원이 독자 으로 센서스 비용을 추정하

여,독일 연방센서스의 비용부담 방식을 결정하기로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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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연방내각은 2011년 센서스 통계를 비하고, 련 통계 련 법률을

개정하기 한 법안을 확정하 다.이로써,유럽연합이 요구하는 센서스

련 의무사항을 하나씩 하나씩 독일 국내법의 개별조항으로 만들기 한 기

가 마련되었다.입법 차의 일부로서,센서스 법안은 연방하원에 2009년 2

월 13일 상정되었다.주정부는 연방수 에서 참고데이터시스템(Reference

DataSystem)을 도입하는 연방정부의 제안에 해서,그러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한 번도 응용되어본 이 없다는 이유로,연방정부 제안의 실 가

능성에 의문을 표시하 다. ,연방상원(Bundesrat)은 보완 가구 표본조사

에서 종교 문항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 다.마지막으로,주정부는 연방정부

가 센서스 조사비용 5.28억 달러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하 다.

독일 연방하원의 권고사항과는 달리,우편조사로 실시되는 건축물/주택 센서

스에서,임 여부,에 지 사용형태,빈집 여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연방정

부의 주장은 거부되었다.이것을 기 로 하여,연방 주지사회의가 권고한 종

교 련 문항을 제외하고,독일 연방하원은 유럽연합의 센서스 조사항목을 1

1일로 독일 국내법의 개별조항으로 환하기로 결정하 다.

2011년 센서스법은 2009년 3월 19일 연방의회 제1독회에서 검토되었다.

내무 원회가 주 원회 으며,여타 6개 원회가 센서스법의 검토에 참가

하 다.종교와 이민자의 배경 등 두 개 조사항목이 검토 상에 포함되었다.

2011년 센서스법에서,“연방 주 통계청은 2011년 5월 9일을 기 시 (보

고시 )으로 하여,국가통계로서의 인구,건축물 주택 센서스(population,

building,andhousingcensuses)를 실시한다.”(제1 )고 규정하여,독일 연방

정부는 센서스 기 일자를 정하고 있다.제2 은 조사의 통합성( :사람과

가구,건물과 주택 공간 등)을 정의하고,주거주지(primaryresidence),부거

주지(secondaryresidence),공식인구(officialpopulation),거주단 (dwelling

unit)등의 개념을 정의한다.개별조사 부문에 하여(제3 인구등록부의 이

용,제6 가구조사 표본선정방식),조상항목이 규정되고 어떻게 이것이

조합되는가를 규정한다.보완 가구조사에 종교단체 가입여부,신앙심,세계

을 악하기 한 문항을 외로 하고,다른 모든 문항에 해서 독일 연

방통계법이 규정하고 있는 응답의무가 용된다.한마디로,다른 문항에

해서는 연방통계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하여,보완 가구 표본조사에서 조

사 상자로 선정되면,그 조사에 한 응답의무가 부과된다는 것이며,이에

이의가 있다고 해서 조사 자체를 지체시킬 수 없으며,연방통계법과 센서스

법이 규정하는 벌칙조항이 그 로 용된다.

센서스법은 제19 에,보조항목(성명,주소 등)은 보고시 으로부터 늦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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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후에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구체 으로 제1조는 “보조특성은

가능한 한 빠른 시 에 조사특성과 분리하여 별도 보 한다.보조특성은 제

22 제2항과 제23 의 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통계청에서 자료매칭이나 완

성에 한 조사특성과 보조특성의 검이 종료되자마자,삭제되어야 한다.

보조특성은 보고시 이후 늦어도 4년이 지나서는 삭제되어야 한다.”로 규정

한다. 제2조는 “조사 코드는 센서스 자료처리가 종결된 후,늦어도 보

고시 이후 4년 이내에는 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센서스법은 연방정부는 지방정부에 2011년 7월 1일에 등록센서스의 비와

운 에 한 비용을 2억 5천만 유로를 지불하여야 한다.구체 으로 제25

은 “연방정부는 주 정부에 2011년 등록센서스를 비하고 수행하는데 2.5억

유로 수 의 재정을 분배한다.재정분배는 각주의 개별비용에 따라 이루어지

며,이것은 각주 간 행정 정(administrativeagreement)의 형태로 늦어도

2010년 3월 31일까지 확정되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센서스 표본조사의 종류,범 ,업무분장에 한 추가 인 상세사항은 2010

년 6월 25일 2011년에 「센서스 표본조사 시행령」(OrdinanceonCensus

SampleSurvey)에 의하여 규정되도록 되어 있다(FederalStatisticalOfficeof

Germany,2010).

1980년 이후,2011년에 실시될 등록센서스에 한 법률을 두고,2010년 6

월 말에 독일 연방헌법재 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며,2010년 7월 16일

에는 16,000여명이 공동서명을 해서 추가 인 집단헌법소원을 제기하 다.

그러나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이것은 독일 연방통계청이 독일이 유럽연

합 주요 회원국으로서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2010년 라운드 센서스에 참여

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여 사생활 보호 는 정보의 자기결정권(rightto

informationalself-determination)보다 통계조사의 “공공성(public interests

accruingfrom statisticalsurvey)이 요하다는 생각을 확산시킴으로 해서,

1980년 와 같은 센서스 헌 결과 같은 사태가 재 될 가능성은 어들고

있다.

다.독일의 주민등록시스템

독일에서는 주민등록은 주민등록제도를 운 하기 하여 별도의 주민등록

사무소를 만드는 지역사회의 업무이다.독일에는 보통 알고 있는 것과는 달

리,주민등록이 집 으로 리되지 않고 있으며,독일 역 5,283개의 지역

사무소에 의하여 주민등록 시스템이 각각 운 되고 있다.다만,새로운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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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지역별 주민등록과 병행하여 연방주민등록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규

정하고 있다. 국 인 등록시스템은 다양한 자료,그리니까 주민등록,동태

등록,조세사무소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정보원을 이용하여 개체를 식별하는

수많은 정보를 수집하게 될 것이다.

주민등록에 한 법 요건은 연방을 구성하는 주들의 입법사항으로,각주

는 출입 시 에서 등록을 하는 기간이 다르다.어떤 주는 즉각 으로 등록

을 요구하기도 하고,어떤 주는 2주일,어떤 주는 1주일을 요구한다.2007년

후에는 등록사무소는 구 거주지의 등록사무소에 출자를 제 한다.주민등

록은 독일에는 공 장부에 속하며,주민의 사생활의 범 내에서,각 주는

등록부 상 개인정보에 속하는 방법과 거주지 증명에 한 비용징수에

한 규칙을 정하고 있다.독일 연방체제의 개 은 2006년 9월부터 발효하면

서, 2010년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주법을 체하는 주민등록법을 제정하고

있다.

등록된 “주거주지”(Hauptwohnsitz,principalresidence)4)의 개념은 주로

세 문제를 포함하는 법 의미를 가진다.오스트리아나 스 스와 비슷하게

독일은 엄격한 등록시스템을 갖고 있었지만,하나의 고유식별번호에 한 강

한 반감을 갖고 있다.모든 등록번호는 단일 지역 안에서도,동태사무소,등

록사무소,조세사무소 등에서도 달라진다.2009년에는 국 납세자번호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었다.연방정부가 연방주민등록제도를 가동하기 시작

할 때, 국수 의 고유식별번호에 어느 정도의 정보를 연계하게 될 것인가

에 해서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4)독일어 사용국에서는 통상 으로,주거주지는 일차거주지를 의미한다.독일과 오스트리아

에서는 조세와 련된 문제가 있다.오스트리아에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조정에

한 의미를 지닌다.주거주지 주민의 수를 결정하는 센서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

방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산지원을 받는다.주거주지는 지방자치체의 경우 두가지 이

유로 요하다.하나는 1인당으로 계산되는 상지원과 주민수가 특정의 하한치를 넘어

서는 경우 특별지원 의 증액이다.이것은 자치체 산을 주민 수에 필 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센서스의 주기성(periodicity)를 단축시키는 경향이 있다.

독일의 주거주지는 본인의 생활근거지를 말하며, 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장소를 말하기

도 하며,이곳의 자치체 사무소는 련 당사자의 신분증과 여권을 발 한다.소득세는 연

방정부, 련 당사자가 주거지를 두는 장소의 주정부,지방정부가 분할하여 산에 책정

한다.주거지와 별도로,개인은 복수의 부거주지(Nebenswohnsitz,secondaryresidence)를

설정할 수 있다.그러나 부거주지로 등록된 장소에서는 련 당사자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독일의 많은 지방정부는 련 당사자에게 부거주지 지방세를 부과한다.그 이유

는 지방정부는 련 당사자의 소득세 납부액의 이익을 공유할 수 없지만 지역사회가 다

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부담에 한 응조치라고 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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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 독  연 공화  등 리 별 등  수 

**독일 내무부의 연방주민등록제도:안내문**

1.독일 주민등록시스템의 황

주민등록시스템(Meldewesen)은 독일 연방정부의 행정체제의 근간을 이룬

다.8200만 이상의 독일 시민이 바로 이 주민등록시스템의 상이다.독일인

의 자료는 재 5,283개의 등록사무소와 행정기 에서 분산되어 리되고

있다.이들 등록기 은 사회복지,인구통계,국내치안 등의 략 요성을

갖는 정책 역을 포함하여,연방정부,주정부,기 자치체 정부 등 40개 이상

에 해당하는 행정 분야의 과업에 추역할을 수행한다.등록자료는 기 자치

체 등록사무소에서 수집되어서 컴퓨터로 등록 장에 장된다.등록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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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는 등록 차를 통해서난 동태사무소나 징세사무소 등의 지역 등록

사무소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등록사무소의 업무에는 공공기 이나

민간단체는 물론 연방정부,주정부,기 자치체 정부의 행정을 지원하기

하여 자료를 달하는 것을 포함한다.연간,2,700만 건 이상의 신분확인 조

사와 독일 국내이동으로 380만 건의 주소가 변경된다.매년 등록시스템과

련하여 1억 14백만 건의 업무가 처리된다.

2.업무상의 요구

사회 반의 이동이 증 하면서 데이터 요구의 증하는 상황과 인터넷 상

거래의 진 은 지 까지 완 히 분산된 형태로 존재하는 등록시스템은 자꾸

만 그 한계에 착하게 되었다

3.해결방법 =연방주민등록시스템

독일 연방체제의 개 과정에서,2006년 9월 1일자로 연방의회의 안건으로

다루어졌던 주민등록제도가 연부정부의 수상과 주정부의 행정책임자의 정책

결정으로 이 으로 되어,"독일 온라인 행동계획"(Action Plan Germany

On-line)으로 구체화되었다.이 계획은 자치제마다 분산된 주민 장에 추가하

여,연방정부가 장하는 주민등록시스템(FederalRegistrySystem)을 구축하

는 것이다.

독일 연방정부의 주민등록시스템은

• 독일 시민을 하여 등록방식을 단순화해야 한다(simplifytheactof

registrationforGermancitizens).

• 경제 행정부문의 등록부 이용을 효율 이고 렴하게 해야 한다

(maketheuseofregistersmoreefficientandcost-effectiveforsectors

ofeconomyandpublicadministration).

• 등록자료의 품질과 시의성을 개선해야 한다(improvethequality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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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 독  연 주민등 시스  역

timelinessofregistrationdata).

• 표 화된 국 인 온라인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allow

standardon-lineservice).

연방주민등록시스템은 자패스포트(electronic passport)와 자신분증

(electronic ID card)과 함께, 연방정부의 " 자신분증명 략"(E-Identity

Strategy)에 면 으로 부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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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10년의 도 -독일 등록센서스=인구주택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 곧 센서스는 연방정부,주정부,지방정부,그리고 유럽연

합(EuropeanUnion)에서 장기 계획이 구축될 수 있는 인구,고용,주택 등

정치,경제,사회부문의 기 자료( :국가 간 재정상태 비교,유럽의회 선거

구획정,유럽연합 구조자 배분 등)를 제공한다.독일 연방공화국에서 마지

막 센서스가 실시된 것은 동독지역은 1981년,서독지역은 1987년이었다. 특

히,독일통일,유럽연합의 동유럽 확 ,역내 독일민족의 인구이동,망명신청

자, 쟁난민으로 인하여, 재 독일이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최신의 것

이 아니다.따라서 장래추계인구를 근거로 한 공식인구의 규모는 실제수치보

다 130만 명이 많다. ,주택수는 크게 과장되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는 2010년 처음으로 등록센서스의 방법론과 평가 차를 통하

여 유럽연합 역내 센서스에 참가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등록센서스 방법론

은 응답자의 조사 부담을 경감하기 때문에,비용 효율 이며,독일국민에게

친화력이 있는 센서스 방법론이 될 것이라고 본다.동시에,등록센서스의 성

공여부는 주민 장의 품질과 시의성에 한 엄격한 요건이 주민등록이 장

된 자료창고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 때문에,연방 주민등록시스템을 개

발하는 것이 인 요구사항이다.

  

5.연방주민등록 시스템 개발의 일정표

독일 연방내무부의 일정표에 의하면,연방주민등록시스템은 연방정부,주정

부,지방정부가 긴 히 력하여 2010년 말까지 완성하여 정보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응해 나가도록 되어 있다.

6.사생활보호와 투명성의 원리

독일 연방정부의 새로운 주민등록시스템은 종 보다 더욱 더 독일 국민을

보호하는데 심을 기울여야 한다. 시의성(timeliness)이나 완 성

(completeness)의 역에서 장된 자료창고의 품질을 개선하는 작업은 모든

등록 상자가 주민등록에 장된 정확한 자료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가지

기 때문에,단순한 자료보호를 넘어서 결정 인 부가가치가 될 것이다.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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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시스템의 하나의 목 은 장된 자료의 투명성(transparency)을

증 시키는 것이다.독일 국민은 언제나 등록부에 자신의 자료 에 무엇이

장되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가령 이것은 특별히 안 이 보장되는 웹

속방식,곧 투명성 포털(transparencyportal)을 생각하여 볼 수 있다.

주민등록법을 도메인별 자료보호 입법으로 함으로 해서,국민의 개인정보

를 보호하는 것은 장차 독일 연방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개인정보

의 수집, 장,변경, 달은 개인정보의 달,차단,삭제와 마찬가지로 종

과 같이 법률과 그 시행령에 의하여 리될 것이다.더욱이,독일에서는 자

료보호법 상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모든 역에 통용되는 개인표식이나

방 목 의 고유번호를 만들 수 없을 것임이 분명하다. 신에,독일 국

민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강구하게 될 것이다.

**독일의 고유식별번호 제도

독일에서 고유식별번호는 합법화되지 않고 있다.다만 분산 인 데이터베

이스는 사회보험회사에 의하여 리되고 있는데,이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에

게 사회보험번호를 부여한다.새로운 조세납부자 고유번호가 2008년부터 종

의 납세 일번호를 체하 다.고용자나 자 업자로 활동하는 사람은 두

종류의 납세자 고유번호를 부여받는다. 연방국세청(Federal Tax

Administation)이 발부하는 기 고유번호는 경제식별번호라 불린다.이러한

개념은 연방국세청이 조직하는 것으로 국 인 시스템이다.

특별목 으로 추가 인 부가가치세 고유번호가 소득공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개인과 단체에게 부여되었다.이것은 유럽 역에 용되는

통합개념이다.추가 으로,군 복부를 하는 모든 사람에게,군번이 부여된다.

이 번호는 그 자체의 특수목 을 제외하고는 다른 목 에 결코 사용될 수

없다.

통독 이 ,서독 정부는 독일 내국인과 등록 외국인,그리고 보상 지불

목 으로 하는 독일 비(非)거주 나치 피해자를 상으로 12자리 개인식별번

호를 도입하려고 계획했던 이 있다. 1973년 연방정부의 동태등록법에 의

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1976년에 독일 연방의회(Bundestag)가 독일

국민을 상으로 하는 고유번호제도는 기존 법률체제에서는 성립 불가능

한 것으로 단하고 최종 으로 폐기하 다.통일 이 ,동독에서는 1970년

에 개인식별번호(PKZ,Personenkennzahl)가ㅔ 수립되었으나,1990년 냉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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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종말과 함께 이 제도는 폐지되었다.

제7 스 스의 제도․법률 기반

1.주축 행정자료의 정비와 보완 행정자료의 활용

가.스 스 연방통계 근 화 로젝트

스 스 연방통계청은 사회경제의 반 인 로벌리제이션과 더불어,더

많은 주제 역에서 더 많은 정보를 생산할 필요성을 감하고,이러한 원칙

이 통계작성에서도 그 로 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Swiss Federal

StatisticalOffice,2010).가령,인구통계는 역자치체 칸톤(canton)간의 재

정조정이나 기 생활 수 자를 한 건강보험 지원 의 수 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임을 제공한다.다른 를 들면,국민소득계정(system ofnational

accounts)을 통하여,스 스 경제의 성과를 평가한다.

근 인 통계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은 주로,자료수집방식에 의존한다.스

스 연방정부는 법률 인 이유나 재정상의 이유 때문에 기존 행정자료의

이용은 통계조사의 응답자에게 응답의무를 부과하는 직 조사보다는 장 이

많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고 있다.

스 스 연방통계청은 재정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증하는

정보수요에 응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이를 하여 통계개 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최근의 경향은 통합통계시스템(integratedstatisticalsystem)을 지

향하여, 통 단일주제 방식과도 단 하고 있다.스 스 통계청은 장래,기

존 행정자료 는 조사자료를 체계 으로 검토하여,고용 는 교육 등의

역에서 필요한 조사항목에 한 정보를 추출할 정이다. 단일의 조사표

통계조사를 이용하여,소득이나 생활여건 등의 역에서 다양한 조사항목에

한 정보를 추출할 정이다.

스 스 통계청이 구상하는 통계 근 화 로젝트(statisticalmodernization

project)에는 (1)통계 역에 유럽연합(EU)과의 양자합의 용,(2)비즈니스

통계 종합 로그램(GUS,generalprogram forbusinessstatistics),(3)등록부

표 화(harmonization of registers), (4) 연방인구총조사의 근 화

(modernizationoffederalpopulationcensus),(5)가구 인구통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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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PE,system ofhouseholdandpersonalstatistics),(6)보편 인 데이터

창고(datawarehouse)의 기획 생산과정의 합리화,(7)주어진 산제약을

고려하여,새로운 통계활동의 재정지원 등을 포함한다.스 스 통계청은 21

세기의 정보수요는 바로 21세기 동시 의 방법론이나 기술 수단을 이용하

여 충족될 수 있으며,연방정부의 근 화 계획은 통계시스템의 보편 이고

근본 인 개 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나.가구 인구통계 시스템

가구 인구통계 시스템(SHAPE)은 통계자료의 획득과 분석을 한 스

스 연방통계청의 새로운 략의 일부에 해당한다.궁극 으로 이것은 가구와

인구에 한 통합 인 통계정보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스 스 연방통계청은 모든 정부 수 (연방정부, 역자치

체 칸톤,기 자치체)에서 리하는 등록부에 장된 기존자료와 연계하여

조사통계를 조정하거나 통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이러한 통계조사의

결과는 “표 화된 가구조사 시스템”(harmonized system of household

survey)이 될 것이며,해당 시스템은 유럽연합 통계청의 요구사항을 고려하

는 것으로 지속 인 방법으로 국가 인 통계수요를 충족시키고,응답자에게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게 될 것이다.

매년 실시되는 스 스 노동력조사(SLFS,SwissLaborForceSurvey)과 가

계조사(HBS,HouseholdBudgetSurvey)외에,스 스 연방통계청은 일련의

통계조사를 5년 주기로 실시하게 된다.통계조사는 순환방식으로 진행되는

조사를 2010년의 여행활동 마이크로센서스(MicrocensusonTravelBehavior)

를 기 으로,2011년에는 스 스 성인교육조사(Swiss Adult Education

Survey),2012년에는 스 스 건강조사(SwissHealthSurvey),2013년에는 가

족 세 조사(FamilyandGenerationsSurvey),2014년에는 언어,종교,문

화에 한 조사(SurveyonLanguage,Religion,andCulture)를 실시할 정

으로 되어 있다.스 스 연방통계청은 한 매년 소득 생활여건에 한

조사(SurveyonIncomeandLivingConditions)를 실시한다.

스 스 노동력조사와 소득 생활여건에 한 조사는 유럽연합과 스 스

연방정부간의 양자합의를 기 로,여타 유럽의 자료와 100% 비교 가능하도

록 조정된다. ,스 스 연방통계청은 사회경제 변동의 결과,새로운 주제

가 정치 논쟁의 심에 들어서게 되는 것을 유의하고, 행 주제별 통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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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7> 스 스 연 스  개 도 

사 시스템을 변형하여,자료수집의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하고 있다.스 스 연방통계청은 주제별 통계조사의 보강함으로 해서,

정책입안자나 학술연구자들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최단기간에 입수

할 수 있기를 기 하고 있다.

스 스 연방통계청의 가구 인구통계 시스템(SHAPE) 로젝트는 인구통

계 변수,사회경제통계 변수,교육수 ,통근․통학 장소 등의 사람에 련된

변수와 가구 가족의 구조에 련된 변수 등의 핵심변수를 표 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핵심변수를 표 화함으로 해서,다양한 통계조사에 추출된

자료를 통계분석에서 쉽게 조합할 수 있는 장 이 있다.가령,이들 핵심변

수는 인구특성별로,소지역별로 상세하게 구분하여 필요한 통계표를 작성할

수 있다.

다.센서스

스 스는 2010년부터 10년마다 국 으로 실시해 왔던 수조사(complete

enumeration)로 센서스를 실시하지 않다.그 신,센서스를 1년을 주기로,

등록부 자료조사와 보완 인 표본조사를 실시하여,이것을 평가한다.이로써,

스 스는 인구와 가구의 구조와 발 이 지속 으로 찰될 수 있는 근

인 통계시스템을 갖추게 된다(SwissFederalStatisticalOffice,2008).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은 자치체는 물론 응답자들의 부담을 명백히 경감할

수 있다.시스템에 한 투자는 지속 이며,통계시스템은 지속 으로 변형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가령,등록부나 표본조사의 새로운 정보들은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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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따라서 새로운 시스템은 자료 이용자의 새로운 요구에 신속하게

부응하여 나갈 수 있다.새로운 시스템은 연방정부의 지속 인 투자정책과

연계되어 있으며,이들 이용하여 스 스에 거주하는 상주인구에 한 인구통

계와 사회경제통계의 최고 정보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로운 시스템은 4종류의 통계를 포함한다(<그림 8-7>참고).

• 기 통계(basisstatistics):기 자치체와 역자치체인 칸톤(canton)의

주민등록부(inhabitantregister),연방인구 장(federalpersonregister),

연방 건축물 주택 장(federalbuildingandbuildingregister)을 기

로 작성된다.이 기 통계는 인구,가구,건축물 주택에 한 기

정보를 공간 으로 최소단 지역(마을단 는 마을을 몇 개로 나

소지역)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수 으로 제공할 수 있다.

• 구조통계(structuralstatistics):매년 실시되는 20만 명에 한 표본조

사로 추출되는 정보를 구조통계라고 부르며,이것은 인구구조에 한

종합 인 을 제공한다.구조통계는 등록부 등의 행정자료에 수록

되지 않는 조사항목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구조통계는 매년 입수

가능하기 때문에,스 스 연방인구에서 일어나는 사회경제 변동을

체계 으로 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 이 있다.추가분석이 공간

으로나 사회 인 의미의 심층 분석을 하여 사용될 수 있으며,그 결

과는 역자치체인 칸톤(canton)이나 인구 1만 4,000명을 포함하는 하

집단에 하여 입수가능하다.

• 주제통계(thematicstatistics):1만 명의 표본을 선정하여 주제통계를

개발하는데,주제에 따라서 4만 명의 표본이 선정되기도 한다.주제는

5년 주기로 순환하게 되며,이동과 교통,성인교육,건강,가족과 가구,

언어,종교 문화 등이 주제로 선정되어 있다.

• 옴니버스통계(omnibusstatistics):시사 인 문제에 응할 수 있도록,

약 3,000명을 표본으로 하여 다양한 주제를 포 하는 조사표를 개발하

여,옴니버스통계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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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스 연방센서스법이 2008년 1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하 다. 통 센서

스를 폐지하고,등록부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센서스 방식이 도입되면서,

새로운 센서스는 인구 가구통계의 새로운 통계시스템의 주축이 되고 있

다.상이한 자료수집 방식은 내용상,방법론상으로 연 되어 있으며 상호조

정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이 시스템은 자료를 장기 으로 축 하게 되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어서,매년 수집된 자료를 개별 으로 평가할

때보다 훨씬 가치있는 자료창고로서 기여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여기서

언 할 만한 통계조사에는 스 스 노동력조사(LFS,Swiss Labor Force

Survey),가계조사(Household BudgetSurvey),소득 생활여건 조사

(SurveyonIncomeandLivingConditions)등이 있다.

(i)등록부조사(registersurvey)

앞에서 지 한 것처럼,등록부조사는 기 자치체와 역자치체인 칸톤

(canton)의 주민등록부,연방인구 장,그리고 연방 건축물 주택 장을

바탕으로 한다.등록부조사는 인구,가구,건축물,주택에 한 기 정보를

공간 으로 최소단 행정구역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제공한다.

인구 장 표 화에 한 법률(law ontheharmonizationofofficialperson

register)이 2006년 11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함으로 해서,등록부 자료를 효과

이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핵심 인 제조건이 정비되었다.이 인구

장법은 인구 장에 도입되어야 할 고유식별번호와 등록사항을 결정하고,

인구 장이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공식화하고 있다. ,인구 장법은 자

료 비,자료 송( : 역자치체에서 연방통계청으로의 양도),자료이용,

자료 커뮤니 이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인구 가구의 기 통계(basisstatisticsofpersonsandhouseholds)는 스

스 연방통계청이 구상하는 새로운 통계시스템의 핵심을 이룬다.이 통계의

주요 원천이 바로 등록부조사다.총인구에 한 인구학 평가작업은 매년

실시하게 되어 있다.등록부조사는 체 상주인구(residentpopulation)를

악하여,기 자치체와 그보다 낮은 행정단 수 에서 매년 소지역별 통계를

작성하도록 한다.기 인구통계는 횡단면 통계뿐만 아니라,시간 차원에서

도 평가될 수 있다.인구규모,인구구조,인구동태,공간분포 등에 정보와 함

께,기 인구통계는 교통,건강,사회보장 등의 다양한 범 에서 연방,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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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체,기 자치체의 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사용한다.

건물 주택의 기 통계(basisstatisticsofbuildingsanddwellings)는 스

스 내의 건물과 주택의 상태와 구조 그리고 거주상태에 한 정보를 제공

한다.주택용도의 모든 건물과 주택에 한 자료는 매년 평가 상이 된다.

매년 작성된 통계는 매년 주택시장을 규칙 으로 찰하는데 도움을 주고,

주택시장의 정한 발 을 한 조치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다.이 통계를

근거로 하여,주택부분의 시나리오( :주택수요의 개과정, 는 지역개발

계획을 한 기 자료로서의 주택건설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다.인구

가구의 상태에 한 정보와 함께,연방 건축 주택 장의 자료는 매년 거

주상황에 한 지리좌표정보(geo-codedinformation)를 제공하며,이 때문에

기 자치체와 그보다 낮은 행정단 수 에서 매년 소지역별 평가가 가능해

진다.

(인구와 가구의 기 통계)

인구/가구의 기 통계는 인구의 황과 인구구조,자연 인구동태(natural

populationdynamics)(출생건수,사망건수)와 인구이동에 한 정보와 핵심수

치를 제공한다.인구 상태와 구조의 변동내역은 장래추계/시나리오 방법을

통하여 역진 는 진 으로 분석될 수 있다.

인구/가구의 기 통계는 ① 스 스 연방의 상주인구(residentpopulation)

의 황과 구조(성별,연령별,혼인상태,국 등)에 한 포 자료를 규칙

으로 제공하고 ② 인구와 가구의 총 정보는 공간 ,시간 으로 비교 가

능한 상이한 하 집단의 정보와 함께,인구동태(출생건수,사망건수,인구이

동건수)와 상주인구의 변동,인구학 균형(demographicbalance)에 련되

는 사항을 개 으로 알려주며 ③ 스 스 연방의 공간 인구분포에 한

정보를 제공하며, 역자치체(canton),기 자치체,그리고 그보다 낮은 수

의 행정단 에 해서도 공간 분포에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심의 이 될 수 있는 항목은 ① 상주인구(usual-residentpopulation)

와 비상주인구(non-usualresidentpopulation)의 황과 구조( :성별,연령,

국 ,혼인상태)② 상주인구와 비상주인구의 인구학 균형(demographic

balance) ③ 상주 외국인 인구(usual-residentforeignpopulation)와 비상주

외국인 인구(non-usualresidentforeignpopulation)의 지 변동 ④ 인구이동

-기 자치체 간 상주인구의 입과 출,기 자치체 간 상주인구와 비상주

인구의 국제인구이동과 국내인구이동(순이동, 입, 출)⑤ 가구통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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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구(private households)의 가구원수와 형태, 집단가구(collective

households)의 가구원수와 형태 ⑥ 스 스 시민권 취득여부 등이 있다.

인구/가구의 기 통계는 스 스 연방의 국가통계시스템에서 핵심 인 역

할을 하고 있다.사람이나 가구를 추출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인구

/가구의 기 통계는 분석 상이 되는 인구와 가모집단(population)을 규정하

고,표본조사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모집단을 복원하기 한 가 치

(weightingvalue)곧 승수(multiplier)계산의 기 자료가 된다.

무수히 많은 국가통계에서 인구자료는 각종 계산을 한 거기 ( :실업

률,1인당 소득 등)으로 사용된다.인구자료는 한 미래지향 인 모형구축

작업,특히 교통,에 지 그리고 사회보험 등의 역에서,토 자료(base

data)로 이용된다.

(건물 주택 기 통계)

건물 주택에 한 기 통계는 건물과 주택의 황 구조에 한 정보

를 제공하고,한편 거주 도(dwellingdensity)(건폐율 정보)와 이용 도(use

density)(용 률 정보),거주자당 면 (surfaceperinhabitants)등 주거상태에

한 통계를 작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건물/주택 기 통계는 단계 으로

도입된다(미니통계,미디통계,맥시통계의 순서로).

제1단계로 미니통계가 작성되며, 일차 으로 연방 건물 주택 장의 건

축/주택자료를 이용하여 분석된다.이 자료는 인구 장이나 여타 통계조사와

매칭작업을 하지 않고 작성되는 통계이다.최 의 결과는 2010년 말에 공표

되도록 되어 있다.

제2단계로 미디통계가 작성되며,건물/주택자료 외에 건물 식별번호

(federalbuildingidentificationnumber)와 함께,건물 장 자료와 인구 장

자료의 매칭작업이 실시되어 그 결과를 분석하도록 되어 있다.

제3단계로 맥시통계가 작성되는데,여기에는 건물/주택 자료 외에 연방 주

택식별번호(EWID=FHID,federalhousingidentificationnumber)와 연방 건

물식별번호(EGID=FBID,federalbuildingidentificationnumber)를 모두 이

용하여,건물 장자료,주택 장자료,인구 장자료를 모두 매칭하여 분석하

게 된다.

건물/주택의 기 통계는 다음과 같은 주요항목을 다룬다.우선 건물통계에

는 ① 건물의 종류 ② 건축연도와 개축여부 ③ 난방방식과 에 지의 종류

④ (단 )주택의 수,거주공간(floorspace)의 면 등이 있고,주택통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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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물특성별 주택 ② 임 가격 ③ 거주상태 ④ 일반가구 이용 여부,마지

막으로 거주상태 통계에는 ① 방당 거주자 수 등의 거주 도,주택당 거주

자 수 등의 이용 도,거주자당 거주공간의 면 ② 주택가격(장부가격)이

있다.

건물/주택통계의 주 이용자는 연방수 에서는 연방 주택청(BWO,

BundesamtfürWohnungswesen=FederalHousingOffice),연방 공간개발청

(ARE, Bundesamt für Raumentwicklung=Federal Office for Spatial

Development),연방 에 지청(BFE,Bundesamt für Energie = Federal

EnergyOffice)등이 있다.연방 주택청(BWO)은 주택부문을 리하여 주택

개발의 인센티 를 제공하기 한 정책기 , 근방식,정책수단 등을 개발

하기 하여 사용한다.연방 공간개발청(ARE)은 공간계획(spatialplanning)

시행령에 따른 법률 규정이 건축허가 지역을 벗어나 무허가 건물을 건축하

는데 미치는 향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연방 에 지청은 에 지 소비를

이기 한 책을 마련하고,에 지 정책의 효과를 검토하기 하여,거주

용 건물의 에 지 소비나 에 지 공 지역과 같은 에 지 련 지표를 개발

해야하는 입장에 있다.

학,민간연구기 그리고 설계사무소는 건물/주택 장의 이용기 이다.

후자는 특히,지역개발사업의 기 로서 기 자치체가 필요로 하는 지역을 만

들기 하여 주택시장의 발 경향에 한 자료를 필요로 한다.장래의 주택

수요 는 거주공간에 한 수요의 산정작업은 특정지역을 새로운 주택용도

지역으로 편입시키는데 필요한 기 작업이 되기도 한다.

(ii)구조통계

스 스 연방의 인구주택총조사는 매년 20만 명 규모를 추출하여 실시되는

구조조사(structuralsurvey)의 실시를 포함한다.이 구조조사는 가구원에

한 조사로서,등록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요한 특성에 한 정보를 제

공한다.

구조통계는 인구주택총조사의 기 통계가 제공하지 못하는 역의 기본정

보를 제공한다.이 자료는 인구구조에 한 반 인 통찰력을 제공하고,다

른 통계정보를 통해서 심화되고 정교화될 수 있기는 하지만,정치 핵심 문

제에 한 1차 평가를 한 출발 이 된다.매년 구조통계의 작성은 스

스 연방공화국의 인구 황에서 사회경제 주요 변동사항을 실체 으로

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구조통계의 조사항목은 유엔 유럽경제 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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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CE,UnitedNationsEconomicCommissionforEurope)과 유럽연합 통

계청(Eurostat)의 권고에 따라서 조정작업을 거치게 된다.

구조통계에서 반 국가정책 는 부문별 국가정책에 한 문제들에

하여 일차 해답이 제공된다.국가정책에서 무엇보다 요한 것이 양성평등

과 외국인,신체장애 등 소수자 정책이 면에 부상되고 있다.부문별 국가

정책의 역은 범 하지만,경제정책,환경정책,토지이용정책,수송정책,

사회보장정책,가족정책,보건정책,교육정책 등과 련된다.더욱이,이 구조

통계는 지리 으로 상당히 자세한 제표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연방정부

나 역자치체인 칸톤(canton)의 언어정책,종교정책,문화정책에도 도움을

수 있다.

구조통계는 인구/가구통계에 보완 인 정보를 제공하고,인구센서스 시스

템의 보완 인 주제통계의 분석을 한 추가 인 기 정보를 제공한다.구조

통계는 집단가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제외한 상주인구(usual-resident

population)을 포함하며,주택정보는 빈집을 제외한 유 주택(occupied

dwellingunits)을 기 로 한다.

(iii)주제통계

연차별로 제공되는 주제통계는 7개 주제 역에 하여 규칙 인 순서에

의거하여,순환방식으로 심화된다.두개의 주제 역,곧 “노동”과 “소득,소

비,생활여건”에 한 주제통계는 스 스 연방통계청의 기존 통계조사 “노동

력조사”(SwissLaborForceSurvey),"가계조사“(HouseholdBudgetSurvey),

"소득 생활여건조사"(SurveyonIncomeandLivingConditions)를 토 로

하여 작성된다.

“이동”,“교육”,“건강”,“가족”,“언어,종교,문화 등”의 5개 주제 역에

해서는 센서스법의 규정에 의하여 련 통계조사가 실시되도록 되어 있다.

이들 5개 주제 역에 해서 스 스 연방공화국의 센서스법은 5년마다 한

번씩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주제통계의 5년 주기는 충분하다고 스 스

연방통계청은 단하고 있는데,그 이유는 매년 작성되는 구조통계가 주요

변동사항에 한 체 인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주제별 통계의 조사항

목들은 노동시장이나 가구소득보다 천천히 그리고 연속 으로 변화할 개연

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주제통계의 표본조사는 매년 1만-4만 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실시된다.주제

는 5년을 주기로 하여 “이동과 교통"(mobilityandtransportation)“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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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훈련"(educationandadditionaltraining),“건강"(health),“가족과 세

"(familiesandgenerations), “언어,종교,문화 등"(languages,religions,

andcultures,etc.)을 선정한다. 재의 건강조사와 교통 련 마이크로 센서

스는 지 언 하고 있는 주제별 통계조사 시스템에 통합되도록 되어 있다.

주제통계를 작성하기 한 조사에 해서,스 스 연방통계청은 스 스

연방 체와 7개 지역(largeregions)에 하여,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하고 있다.주제항목 “이동과 교통”에 한 마이크로 센서스는

도시 통계지역(metropolitanagglomerationarea)을 집계단 로 제표결과를

작성할 비를 하고 있다.

스 스 연방통계청은 센서스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하여,주제통계 조사에서

역자치체나 이해 계가 있는 연방 청은 표본규모를 증가시킬 수 있는데,

역자치체인 칸톤(canton)의 경우에는 자치제 안의 표본은 균일하게 증가되

도록 해야 한다.구조조사에서와 같이,개별지역에 하여 표본수를 상당 정

도 증가시키게 되면,정확도가 개선될 수 있지만,이 과정에서 증가된 표본

수에 한 가 치 부여작업에 많은 노력이 요구되며,표본 수 증가가 통계작

성결과에 주는 의미는 제한 이었다.유일한 외는 연방정부의 교통정책과

련하여, 도시 통계지역별로 지역자료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이동

과 교통”(mobilityandtransportation)에 한 조사 다고 할 수 있다.

역자치체인 칸톤이나 이해 계가 있는 연방 청은 해당항목의 주제조사

(thematicsurvey)의 구상 단계에서,표본 수 증가에 한 제안을 하도록 되

어 있다.

스 스 연방통계청은 5개 주제 역에 한 조사를 5년 주기로 실시하

고,연도별 계획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고 있다.

2010년 -“이동과 교통”(mobilityandtransportation)

2011년 -“교육과 추가훈련”(educationandadditionaltraining),

2012년 -“건강"(health),

2013년 -“가족과 세 "(familiesandgenerations)

2014년 -“언어,종교,문화 등”(languages,religions,andcultures,etc.)

주제별 통계조사는 매년 실시되며,최 의 결과는 조사가 끝나고 12개월

이내에 간행물로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iv)옴니버스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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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스 연방의 센서스 시스템은 2010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옴니버스조사

(omnibussurvey)를 포함한다.이것은 정치 으로 실성이 있는 문항에

한 빠른 응답을 얻기 하여 매년 실시되는 조사도구이다.스 스 연방통계

청은 옴니버스 조사에 의하여 주제별 정보에 한 증하는 수요를 충족시

킬 수 있기를 기 하고 있다.

옴니버스통계에서는 주제항목의 단기 에서 정치 실성(political

reality)이나 자료제공이나 결과공표의 긴 성이 핵심사항으로 부각된다.늦어

도 조사 실시 이후 6개월 이내에 체 결과가 입수 가능하여야 마땅한 것으

로 되어 있다.표본규모는 3,000명 정도로 되어 있으며,이 규모의 조사를 통

하여 스 스 연방 체에 한 결과를 제공하며,연방 체 수 에서 분석을

한 탄력성이 강한 조사도구로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2.센서스 련 제도․법률 기반

스 스 연방정부는 새로운 센서스를 실시하기 한 기반을 마련하기 하

여,연방등록부의 표 화에 한 법률을 제정하고,센서스법과 센서스시행령

을 제정하는 수 에서 면 개정하 다.여기서는 스 스 연방정부가 행정자

료를 이용하기 한 기반조성을 한 제도나 법률의 정비 상황을 간단히 살

펴보도록 한다.

가.등록자료의 표 화 작업

스 스 연방정부는 사회경제 상황이 구조 으로나 기술 으로 격히 변

화하는 상황에서 구체 인 정보에 수요가 증한다는 사실에 기 하여,스

스 연방통계청이 인구주택센서스의 각종 통계를 작성하기 하여 로젝트

에 착수할 수 있는 법률 제도 토 를 정비하는데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스 스 연방통계청은 통계 근 화 계획에 의하면,2010년의 새로운 센

서스는 행정등록부 자료를 이용하여,기 자치체나 조사 상자에게 응답부담

을 이고,인구통계의 기본정보를 더욱 빈번하게 입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스 스 연방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의 인구통계의 기 자료는 역자치체인

칸톤(canton)과 기 자치체의 주민명부에 들어있지만,문제는 역자치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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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라 주민명부의 형태가 다르다는 것이다.이 때문에,스 스 연방통

계청은 이들 등록자료를 표 화하여,획일 으로 리함으로 해서,연방

체의 통일된 인구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등록 장 표 화 작업은 련 장이 통계작성에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행정 효율성을 증 시킬 수 있다.곧 등록 장 표 화 작업은

등록 장 간 자방식에 의한 자료교환(dataexchange)을 허용하게 될 것이

다.가령,장래에는 출생을 등록사무소에 가지 않고 자방식으로 할 수 있

을 것이다.이것은 주민들이 등록사무무소에 가지 않고,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등록업무로 인한 시간낭비를 제거할 수 있다

는 장 이 있다.

2008년 1월 1일에 스 스 연방 체에서 등록부의 표 화에 한 법(law

ontheharmonizationofpopulationregister)이 발효하 다.이 법은 (1)

역자치체인 칸톤(canton)과 기 자치체의 주민 장의 핵심 특성을 통일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2)주민 장으로서 수해야 할 요건으로 이를 통계

명부로 환하 을 때 필요한 품질요건 곧 완 성,시의성에 한 사항을 규

정하며,(3)등록부간 행정자료 교환이나 행정자료의 스 스 연방통계청 달

을 한 자료교환용 시큐어 랫폼(securedataexchangeplatform)의 개발

을 규정하고,(4)종 의 사회보장번호(AHV,socialinsurancenumber)를 폐

지하고,2009년부터 인구 장은 물론 모든 공 장부에서 고유식별번호로서

사용될 새로운 사회보장번호를 규정하고,마지막으로 (5)건물 주택 장

에서 사용되는 건물식별번호와 주택식별번호를 주민 장의 사람(자연인)과

연계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SEDEX(자료교환용 시큐어 랫폼)

스 스 연방공화국은 등록부 표 화 작업에서 IKT 랫폼을 이용하여 안

한 자료교환(SEDEX)을 한다.이 랫폼은 연방 인구 장과 역자치체인

칸톤과 기 자치체의 주민 장 간의 안 한 자료교환을 보장하고,연방통계

청으로의 인구 장 자료를 송하는데 이용한다.

스 스 연방통계청의 주도 아래,아키텍처(architecture)연구결과를 바탕으

로,데이터 허 (datahub)의 로토타입을 성공 으로 시험하는데 성공하

다.스 스에서 SEDEX(securedataexchange)는 2008년 1월 15일에 정상

으로 가동되기 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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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 스 센서스법의 논의과정

스 스 연방의회는 스 스 연방내각의 요청에 따라,연방센서스법을 심의

하면서,국가통계는 인구,경제,사회,교육,연구,공간과 환경 등의 황과

동향에 하여 모집단의 특성을 표하는 결과를 작성하여야 하며, 변하는

사회경제 정세에 비춰서,주제의 폭 는 다양성이나 정보의 시의성이 지

리공간의 깊이에 못지않게 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스 스 연방의

회는 통계작성은 통계정보의 수요에 부응해야 하며,이제는 필요한 정보가

개별 인 조사의 형태가 아니라 종합 이고 통합 인 자료수집,자료평가,

분석시스템 등에 의하여 정화(optimization)되어야 한다고 보면서,인구주

택센서스는 국가통계 역의 상당한 역에 하여 필수불가결한 정보를 제

공한다고 단하고 있다.

스 스에서는 센서스 자료의 필요성은 헌법이나 각종 법률과 시행령은 물

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연방정부,지방자치체 정부의 다양한 수요 때문이

다. ,정책분야,학술연구,교육,경제와 사회,매스미디어,일반 들로

센서스 자료의 이용을 통하여 많은 이익을 얻고 있다.

스 스 연방의회는 연방내각은 통계작성의 시의성,주제 역,응답자 부담

경감 등의 새로운 요구사항을 들면서,자료수집 방법의 면 변화를 요구

하 는데,이것은 표 화된 등록 장의 이용과 추가 인 표본조사를 기반으

로 한 것이었다.그 후,스 스 연방의회는 새로운 센서스 방식에 해서,

역자치체와 이해당사자들을 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 다.

특히, 역자치체는 등록부 조사 외에,등록부에 없는 센서스 조사항목을

조사하기 하여, 모집단인 체인구에 한 수조사(full-enumeration

survey)의 유지를 옹호하고 나섰다.물론,이러한 수조사는 10년에 한 번씩

실시될 것이다.무엇보다도,경제계는 연방내각의 새로운 센서스 방식을 옹

호하 는데,이 방식은 보다 많은 주제에 하여 렴한 비용과 응답자의 부

담경감을 통하여 채택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연방내각은 2006년 4월 26일 공청회에서 여론의 합의를 유도하는데 실패하

기 때문에,당 의 센서스 개 안에 구조조사(structuralsurvey)를 매년 실

시한다는 조건을 추가하여, 역자치체와 여타 연방행정부서의 요구를 충족

시키기로 결정하 다.앞에서도 언 하 듯이,센서스의 구조통계를 얻기

한 구조조사는 통 센서스의 조사항목(censustopics) 에서,주민등록

장,건축물 장 등과 같은 행정자료에서 입수할 수 없는 센서스 기본항목을

규모 표본에 한 지실사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 스 연방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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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구미선진국의 센서스 경험을 근거로 하여,주민등록이나 건축물 장의 특

성 에서 센서스의 기본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소지역 통계(small-area

statistics)는 물론 소집단 통계(small-groupstatistics)에 이르기까지 수조사

(full-enumeration survey)가 아니라 소규모의 부분조사(small-scalepartial

survey)곧 표본조사를 통하여 획득할 수 있다고 단하 다. ,스 스 연

방내각은 이러한 구조조사를 통하여 통 센서스의 주요 조사항목과의

계에 있어서 시계열 자료의 연속성(continuityoftime-seriesdata)도 확보할

수 있다고 단하 다.추가 으로,2006년 4월 24일 연방의회에 보내는 법

률 권고안에 스 스 연방정부의 센서스 개 안 외에 역자치체의 안을 부

하기로 결정하 다.스 스 연방내각의 새로운 센서스 개 안은 “인구

가구를 종합하는 통계시스템(integratedstatisticalsystem ofpopulationand

households)에 등록부 조사와 표본 지실사를 통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스 스 내각이 구상하고 있는 통계조사는 다음과 같다.

(i)등록부 조사(registersurvey): 역자치체인 칸톤과 그들의 기 자치체

의 주민 장과 연방정부의 인구 장,건축물 주택 장을 기반으로 하여,

매년 필요한 인구 가구에 한 기본 인 통계를 작성한다.

(ii)구조조사(structuralsurvey): 20만 명 규모의 표본조사를 매년 실시하

고,2010년 조사를 개시하고 나서 5년 이후에는 3,000명으로 이루어진

15,000명 규모의 소집단에 해서 통계분석을 가능하게 하고,이 소집단 내

의 매년 30명,5년 기 140여 명에 이르는 표본에 한 통계 제표작업

을 가능하도록 한다.

엄격히 말하자면,이 구조조사에는 랑스 센서스 는 미국 지역사회조사

(AmericanCommunitySurvey)의 순환 표본(rollingsampling)개념이 도입

된 것으로,스 스의 새로운 센서스는 행정자료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순환

센서스의 방식도 도입하고 있다는 에서, 재 추진되고 있는 이탈리아의

센서스 방식과도 유사한 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Italy National

InstituteofStatistics,2010a,2010b).

(iii)주제 표본조사(thematicsurvey):이동과 교통,가족과 세 ,건강,교육,

언어,종교,문화 등의 5개 주제 역에 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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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스 연방의 새로운 센서스법에는 매년 구조조사와 주제별 표본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구조조사와 표본조사는 연방정부의 행정기 과

역자치체인 칸톤에 의하여 표본규모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수혜단체가 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실제로,스 스 연방내각의 종 경험이

나 시험조사에 의하면,표본규모의 증가가 교통부문의 마이크로 센서스를 제

외하고,통계결과의 정확성이 그리 커지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스 스 연방내각은 인구 가구에 한 종합 통계시스템이 개발되면,

이것이 새로운 자료원을 개발하고 그것을 통합하며,등록부와 통계조사,정

보의 조합 는 새로운 방법론 이용을 통하여 추가 인 특성을 수집하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 센서스와 비교할 때,정보의 갭은 단계

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스 스 연방내각은 내각의 센서스 개 안이 응답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다양한 입법부의 안과 일치하며,유엔 유럽경제이사회(UNECE)가 유럽

연합 통계청과 공동 개발한 센서스 권고안인 유럽 “표 안”과 체 으로

부합된다고 단하고 있다.

스 스 연방내각은 자신들의 센서스 개 안이 역자치체의 안보다 총비

용면에서 렴하다는 결론에 도달하 다.연방내각은 2008-2015년의 8년간에

걸쳐 6,920만 스 스 랑(약 800억 원, 공정 환률 1SwissFranc=1160

원)에 해당한다. 재 스 스 인구가 2010년 총인구 추정규모가 780만으로

우리나라 총인구는 스 스의 6배를 넘기 때문에,단순계산을 하더라도 한화

4,800억 원에 해당하는 액이 센서스 개 안을 추진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이

라고 할 수 있다.사실상,우리나라에서 통 센서스로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비용의 2.5배에 해당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스 스 역자치체인 칸톤의 센서스 개 안을 보면,같은 기간에, 통

센서스의 조사항목에는 들어있으나 등록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조사항

목에 해서 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기 때문에,표본증가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같은 기간에 역자치체인 칸톤의

센서스 개 안은 총 소요 산이 1억 371만 스 스 랑으로 연방정부에

9,960만 스 스 랑, 역자치체에 3,750만 스 스 랑이 할당되어야 할 것

이다.스 스 연방내각은 새로운 센서스법을 채택하면서,2008-2015년 센서스

비용조달에 한 연방시행령의 채택을 요구하 는데,순수 센서스 련 산

요구액은 6,920만 스 스 랑이었으며,센서스 실시와 련하여 외부 문가

를 기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2,150만 스 스 랑을 요구하 다.



490

다.스 스 연방 센서스법 시행령

스 스 연방센서스법 시행령은 센서스의 등록부조사(registersurvey),구조

조사(structuralsurvey),주제조사(thematicsurvey)의 실시에 있어서 세부사

항을 정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여기에는 2010년 스 스 연방센서스

의 개시일자와 종결일자,자료수집 차,품질보증방안,자료보호방안 등이 포

함되어 있다.스 스 연방의 센서스법에 의거하여,개별 조사는 통계자료 수

집에 한 시행령에서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부록 참고).

센서스법 제8조는 역자치체인 칸톤이 표본조사의 표본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칸톤이 주문하는 표본조사의 표본 수 증가

를 약정하기 한 차와 일정을 명시할 수 있다.그러나 실 으로 개념상

의 이유( :비용,통계조사의 부담,응답자의 부담)로 해서,구조조사나 주제

조사의 표본 수 증가는 상당히 제한 으로 용될 수밖에 없음을 밝히고 있

다.

스 스에서 2010년 연방센서스를 한 센서스시행령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실시된다고 되어 있다.스 스 연방센서스의 기 일자는 2010년 12월 31일이

기 때문에,행정자료를 이용하는 제1회 센서스가 새로운 시스템 아래서 능률

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하여,스 스 연

방의 모든 지역에 신속하게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스 스 연방내각은

시행령의 조속한 시행을 의결하 다.

제8 우리나라 등록부 자료의 보완문제

인구주택총조사를 체할 수 있는 행정자료의 신고 항목과 인구주택 총 조

사의 조사 항목간의 개념상의 괴리가 있는지를 검토하려 한다. 재 인구

주택센서스에 포함되어 있는 조사 항목 기존의 행정자료로 치가 가능

한 항목은 체로 14개 내외로 추정된다.<표 8-17>은 통계청의 자체 조사

결과 행의 행정조사자료로 인구주택 총 조사의 조사 항목을 체할 수 있

는 항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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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조사 항목 행정 료 항목
료명 

<  >

가 원

(9)

 명, 별, 나

 가 주  계

 1  전 거주지

 5  전 거주지

 명, 별, 나

 대주  계

 1  전 주

 5  전 주

주민등록 료

<행정안전 >

 혼 상태, 본 , 생지  혼 상태, 본 , 생지
가족 계등록

<대 원>

가  

(2)

 가  대주  계
주민등록 료

<행정안전 >

 주택 여   현황
건 물대

< 해양 >

주  택

(3)

 거처  종

 주거  연면적

 건 도 

 주 도, 타 도

 주 도, 타 도 면적

 사 승  

건 물대

< 해양 >

<  8-17> 우리나라 2015  스 료  가능

료: 통계청(2008b), 등록 스 실시 본계획, 조사과 내 료.

<표 8-17>에서 행정자료별로 이용 가능한 항목을 보면 주민등록 자료가 7

개 항목으로 성명,성별,나이,가구주와의 계,1년 거주지,5년 거주

지,가구구분 등이며,가족 계등록부를 이용하면 혼인상태,본 ,출생지 정

보를 얻을 수 있다.한편 주택에 한 정보로는 건축물 장에서 거처의 종

류,주거용 연면 ,건축년도,주택소유여부 등을 알 수 있다.이제 이 장에

서는 먼 이들 행정조사자료의 항목과 인구주택 총 조사 항목의 개념을 비

교하여 개념상의 차이 이 없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이 문제는

작년에 진행되었던 등록센서스 로젝트에서 충분히 검토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실시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1.주민등록 보정문제

본 장에서는 주민등록자료의 보완문제에 해서는 상세한 논의는 제2장에

서 상당 부분 언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이와 련 문제 에 해서 하나

의 개선방안을 논의한 연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보완 문제에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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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8> 주민등  시스  거주상태 코드

해외사례를 우리나라에 구체 으로 응용하는 경우의 연구를 신하기로 한

다.

통계청의 인구총조사과 련 문가,특히 김형석․이태직(2008)은 주민등

록인구 자료의 평가와 보정에 한 연구에서,주민등록인구의 포 범 에

한 평가 보정은 4단계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음을 논의하 다.제1단계의

작업은 주민등록인구 실제 외국에 장기간 거주하는 인구를 추정하여 주

민등록인구에서 제외하는 것이다.1971-1999년까지는 출입국 자료와 이민자

료,2000년 이후는 국제이동자료,그리고 1962-1970년은 1971-1975년 출입국

자료의 내국인 구성비를 활용해 추정하 다.추정 결과 2006년 1월 1일 재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외국에 장기간 거주하는 한국인은 117만 8천 명으

로 나타났다.아울러 이들의 성 연령별 분포를 작성하기 해,2000-2006

년 (7년간)국제이동 개별 자료를 매칭 연구하여 2005년 말 기 으로 과거

10년간 출국했으나 입국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을 체류기간별로 추정했다.

제2단계의 작업은 주민등록의 신고제도와 인구동태 작성에서 출생등록 시

스템의 문제 을 보완하는 차를 마련하는 것이다.김형석․이태직(1978)의

연구에 의하면,7세 이하의 주민등록인구에서 생존비가 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반 이상은 신고제도와 인구동태 작성 시스템에서 기인하는 것

이었다.우선 12월 출생아의 경우 1월까지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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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작성되는 주민등록인구에는 포함되지 않으며,익년 4월 신고 분까지 포

함하여 집계되는 출생과 사망통계와도 같은 이유로 차이가 생긴다.2005년에

출생했지만 연도를 바꾸어 익년 4월까지 신고한 출생아는 1만 8천 명으로

추정되었다.나머지 지연신고는 부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혼인 외 의 출

생아가 학령인구가 되기 에 뒤늦게 출생신고를 하면서 나타난 상으로

보인다.이에 해서는 과거 8년간 출생 지연신고 패턴을 이용하여 2006년 1

월 1일 기 으로 0세부터 7세까지 총 1만 3천 명의 주민등록 과소 등재를

추정할 수 있었다.앞의 두 요인을 합하여 체 으로 출생 락은 3만 2천

명으로 추정되었으며,성 연령별로 2006년 1월 1일 재 주민등록인구에

보정하 다.

제3단계에서는 사망신고의 미비 을 보완하여 주민등록인구의 포 범 를

개선하는 것이다.구체 으로,우리나라에서 사망이 지연 신고되는 것을 감

안하여 2006년 1월 1일 재 각 연령별로 신고되지 않았을 사망자를 과거 8

년 부터 소 추정하여 총 1만 9천 명을 주민등록인구에서 제외시켰다.먼

2005년에 사망하 으나 2006년 1～4월에 신고했기 때문에 주민등록인구

에는 반 되지 못한 사망자가 9천 명으로 추정되었고,16개월 이후 지연 신

고되어 주민등록인구에서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사망자도 9천 명으로 추

정되었다.사망 지연신고자 체(1만 9천 명)를 성별로 보면,여자 사망자(1

만 1천 명)가 남자 사망자(8천 명)보다 30% 더 많이 미신고된 것으로 추정

되었다.연령별로는 고연령층의 지연신고가 두드러진 가운데 남자는 70 ,

여자는 80 사망자에서 높은 지연신고를 보 다.

제4단계는 주민등록 말소자를 2006년 1월 1일 인구에 추가했는데,행정안

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60만 명(2008년 5월 재) 신 역시 행정안 부에

서 2007년 11월 19일자로 발표한 과거 5년 기 주민등록말소자인 26만

8,845명을 말소 규모로 사용했다.

각 단계별로 보정된 인구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국외거주자는 20 후반

30 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출생 락은 7세 이하에만 연령과 반비례하는

패턴의 분포를 나타냈다.사망 락은 고 연령층,주민등록 말소는 40 에서

정 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석․이태직(2008)의 연구는 내용에 한 평가 보정은 연령 거주

지 자료에 을 맞추어 실시했다.1993년 2008년 통계청에서 두 차례

실시한 주민등록 확인조사 결과를 이용해 연령보정계수와 지역보정계수를

만들어 앞 단계에서 만들어진 인구에 해 총수의 변화 없이 연령 시도

별 분포만 보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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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범 와 연령 거주지 보정을 통해 2006년 1월 1일 재 4,878만 2천

명이던 주민등록인구는 국외거주자 117만 8천 명과 사망신고 락 1만 9천

명이 제외된 반면 출생신고 락 3만 2천명과 말소자 26만 8천 명이 추가되

어,1차 보정인구 4,788만 6천명이 만들어 졌다.다음은 1차 보정인구에 연령

보정계수를 용하여 총수는 그 로 둔 채 총 83만 명의 연령별 분포를 조

정하여 최종 추정인구를 만들었다.시도별 분포는 여기에 지역보정계수를 다

시 용해 총 35만 명의 거주지를 보정하 다.

이 게 작성된 인구는 외국인(2006년 1월 1일 재 58만 1천 명으로 추정)

을 제외한 장래인구추계와 비교할 때,규모(추정인구가 장래인구추계 보다

25만 명 더 많음)와 구조면에서 아주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일부 연령층에서 장래인구추계보다 다소 불규칙 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

지만,이는 장래인구추계가 기 인구를 작성할 때 자료를 안정화시키기 해

3세 이동평균으로 연령별 인구를 평활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러한 불규칙

성도,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등과 같이 다음 세 의 인구변동을 설명하거나

측하는데 요한 정보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평활화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추가 인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주민등록 자료의 평가와 보정을 해 활용한 자료 에 주목할 자료

는 통계청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 상가구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원에 해

1993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주민등록 확인조사다.15년의 차이

를 두고 실시된 두 자료에서 작성된 두 개의 연령보정계수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한번 등록된 주민등록이 평생 지

속되는 것을 감안하면 놀랄 일도 아니다.다만,조사방법의 차이 등으로 연

령보정계수에 한 한 고 연령층 등에서 상 으로 안정된 패턴을 보이는

1993년 확인조사 결과로 작성된 연령보정계수가 더 좋은 것으로 보인다.이

조사 결과로는 지역별 보정계수도 작성되었지만,연령보정계수와 달리 등록

변경이 자주 발생하고 조사시 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어,조

정계수로서는 연령보다 의미가 어 보인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 로 우리나라의 2015년 등록센서스 실시와 련하여

몇 가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단한다.첫째,주민등록 인구자료

는 본래 행정목 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바로 센서스 통계를 작성하는데

이용하는데 완 하지는 않다는 이다.하지만 인구학 으로 자료를 평가

보정하고,다른 행정자료나,그것을 보완하기 한 표본조사를 실시한다면,

센서스 통계를 작성하기 한 자료원으로서 사용하는데 엄청난 문제 을

수반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만약 여기서 발견된 가능성이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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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다면 인구변동을 구성하는 출생,사망,국제이동 자료와 결합하여 연 단

별 인구규모도 추정이 가능하여,센서스 통계가 매년 작성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될 것이다.

둘째,김형석․이태직(2008)의 연구는 포 범 추정과 련하여 주민등록

말소 26만 8천 명으로 가정하여 반 했는데,2008년 5월 재 60만 명에 달

하는 말소자를 반 해야 할지,만약 반 한다면 얼마나 반 해야 하는지 추

가 인 정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시도된 주민등록 기반의 인구추정 자료는 지역별로는 시도 수 에서

작성될 수 있을 것이다.성 연령별 시군구 인구추정을 해서는 성 연

령별 시군구 주민등록인구의 해당 시도에 한 구성비를 성 연령별 인구

추정 자료에 곱하여 구하는 방식을 제안한다.즉,주민등록 구성비를 이용해

시도별로 추정된 자료를 시군구로 분할하는 방식이다.만약 행정기 수 에

서 조작 으로 인구를 주고받는 시군구가 있다면,시군구별 인구동태와 시군

구별 인구이동 자료로 모니터링하여 구성비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주민등록 연령보정계수는 인구구조의 요철을 다소 크게 하는 문제는

있지만,15년 차이를 두고 실시된 두 차례의 확인조사에서 매우 유사한 결과

를 나타내 바로 사용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지역보정계

수에 해서는 앞에서 언 한 바 와 같이 바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

로,앞으로 지속 이고 정기 인 확인 작업과 보다 효과 인 보정 시스템 검

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주민등록과 각종 행정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추정인구와 장래

인구추계 그리고 인구센서스 결과와의 차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해

서는,추계인구(currentpopulationestimates)작성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반드시 추가 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로 제

시한다.

2.건축물 장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건축물 장의 주소체계에서 새주소체계에 하여 언

하 다.1918년 도입 ’지번 주소’도 당분간 병행 사용 재의 지번 신 도

로 이름과 건물 번호를 사용하는 새 주소체계가 2012년부터 공식 시행되도록

되어 있다(자세한 것은 본 연구의 제2장을 참고할 것).

행정안 부는 2010년 10월 18일에 “최근 도로명 주소 정비 작업을 완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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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2012년 1월1일부터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행정

안 부는 27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도로명 주소를 통ㆍ이장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서 내년 7월까지 확정 고시할 정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996년부터 총 3천582억 원을 투입해 도로명 주소

표지 을 설치하는 등 새 주소 사업을 해 왔다. ’도로명 주소법’에는 2012년

부터 새 주소를 사용하게 돼 있지만 행정안 부는 내년 7월 고시 이후부터

연말까지 기존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병행해 사용하고 상황에 따라 법 개정

을 통해 병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도로명 주소는 지번을 기 으

로 한 기존 주소와 달리 도로에는 도로명을,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새로운 방식의 주소 체계다.

<그림 8-9> 도   주  시스  

제9 우리나라 등록센서스의 제도․법률 정비문제

1.인구주택총조사의 법 지

우리나라의 인구주택총조사는 독일이나 스 스 등의 부유럽 국가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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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아시아의 만,싱가포르,이스라엘 등의 등록센서스 실시 정국가는 물

론, 통센서스를 고수하고 있는 일본의 국세조사보다도 법체계 내의 지 가

단히 미약하다.통계법의 어느 조항에도 그것을 시행해야 한다는 법 근

거를 찾기가 힘들다.통계법의 각 조항에는 공식통계를 지정통계,일반통계

로 구분하고,통계책임 인 통계청장이 인구주택총조사를 지정통계로 지정하

여 고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통계법과 동 시행령에 의하면, 앙행정기

이나 지방자치단체 는 지정기 이 작성하는 통계로서 통계청장이 지정

ㆍ고시하는 통계를 말하며,국가 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정책수립 평가

등을 하여 리 활용되는 통계 에서 지정된다.따라서 지정통계에는 통

계법상 자료제출명령,실지조사 등 일정한 권한이 부여되므로 이를 지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고시하여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통계법은 사실상 많은 부분을 일본의 종 통계법을 참고하여

만들었는데,우리나라의 인구주택총조사에 해당하는 국세조사는 일본의 개정

통계법에 우리나라의 지정통계에 해당하는 기간통계로 명시화되고 있다.구

체 으로,일본의 국세조사는 별도의 구체 인 정의가 필요 없는 지정통계로

책정되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일본 통계법)

제2조 (용어의 정의)이 법률에서 정하는 지정통계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통계를 말한

다.

1.국세조사

2.국민경제계산

3.행정기 이 작성하거나 작성해야할 통계로서,다음의 각각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계청장이 지정하는 것

- 국 인 정책을 기획 입안하거나 는 그것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특히 요한 것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이나 연구활동을 하여 리 이용될 수 있는

통계

-국제조약이나 국제기구가 작성을 권장하는 통계나 국제비교가

행하여져야 할 특별히 요한 통계

제5조 (센서스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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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무 신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하여,사람과 가

구에 하여 수조사를 실시하고,이것에 하여 통계를 작성해야 한다.

② 총무 신은 제1항에 정한 주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센서스 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총무 신은 제2항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센서스를 실시하여 센서스 통계를 작

성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의 통계법)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지정취소)①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 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

의 각종 정책의 수립ㆍ평가 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한다.

1. 국을 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2.지역발 을 한 정책수립 평가의 기 자료가 되는 통계

3.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4.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5.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통계청장이 인정하는 통계

②통계청장은 지정통계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통계청장은 지정통계를 지정하거나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

다.

④지정통계 지정의 차 방법과 제3항에 따른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우리나라의 인구주택총조사는 통계법에서는 물론 다른 법률에서도 그 지

가 단히 불안정한 통계조사이다.흔히들,인구주택총조사는 민주주의의 기

본인 선거제도에서 선거구를 획정하기 한 기본자료가 되며,지방분권 차원

에서 국가 산을 지방정부에 배분하기 한 근거자료로서 일차 기능을 하

고 있다.그러한 기능도 우리나라의 표 통계조사라고 항상 이야기되는 인

구주택총조사에는 선거구 획정을 한 자료도 되지 못하고 있으며,지방정부

에 한 교부 을 배분하기 한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 지 가

결여되어 있다.이러한 기능은 흔히들 행정자료로서 등록센서스의 기반이 된

다고 하는 주민등록에 부여되어 있고,통계 문가들이 주민등록을 인구/가구

에 한 통계조사의 기능을 갖도록 하기 해서는 수리 방법에 의하여 통

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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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록센서스의 법률 제도 여건

등록센서스를 100% 완 한 방식으로 하 던,부분 으로 등록센서스를 실시

하고 그것을 보완하는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을 조합하여 센서스 통계를 작

성하든 계없이,새로운 센서스 패러다임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사회 여건은 발견되는 등록센서스 실시를 한 사회 여건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덴마크와 핀란드에서 센서스에서의 행정자료 활용이 다른 나라보다

앞선 것은 등록센서스 실시를 한 사회 여건이 양호하다는 사실과 련되는

것으로 단된다.

가.등록센서스 주축 장 정비작업

등록센서스 실시의 핵심 제조건은 통계작성을 한 품질이 좋은 행정

자료의 존재와 이용가능성이다.센서스에 활용되는 행정자료의 품질을 진단

하는 방법은 행정자료로 센서스 통계를 작성하고 이것을 최근의 센서스 결

과와 비교하는 것이다.이를 통해 어느 주제의 행정자료 시스템이 만족스러

운 품질의 자료를 생산하고 있는가,어떤 주제 역이 추가 개선이 필요한

가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행정자료의 품질평가 차가 등록센서스

실시 이 에 철 하게 이루어졌음을 앞에서 살펴본 덴마크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덴마크의 사회제도는 정확한 행정자료를 수집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각종

사회보장제도가 거주지역을 근거로 하여 운 되기 때문에 등록부의 개인정

보가 정확하다.핀란드에서는 등록부가 개인의 기본 권리와 활동의 토 로,

국민들과 행정당국 모두 등록자료에 한 신뢰도가 높다.국가 모든 거주지

에 한 공식주소가 행정자료를 토 로 결정되는데,가령 인구 장의 자료가

여권,결혼,이혼,사망,상속 등에 필요한 기본서류로서 서비스된다.

네덜란드의 사례를 보면,약간 오래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앙인구 장의

품질을 구체 인 수치를 통해 알 수 있다.1971년 센서스에서 인구 장의

0.02%가 과소등록이고 0.05%가 과다등록되어 있으며,0.18%가 잘못된 지자

체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앙인구 장은 지속 으로 자료의

품질이 향상되어 왔는데,과거에도 인구등록부가 높은 수 의 품질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구 장이 업데이트에 문제가 없는 이유는 앙정부의 지방교부 분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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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인센티 로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는 네덜란드 사회에서

앙인구 장에 등록되지 않고 생활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네덜란드에는

등록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법은 없지만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는 것은 불

가능하다.가령,등록을 하지 않고 일하면 구라도 최고율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인구 장은 경찰의 입국자 자료를 포함하여 다른 여러 행정자료의 비

교를 통해 정기 으로 검된다.지방자치단체와 국민 개개인은 모두 앙인

구 장의 품질을 훌륭하게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

나.행정기 의 력

등록기반 통계를 작성하기 해서는 련 행정기 간의 긴 한 조뿐 아

니라 책임을 명확하게 공유할 필요가 있다.북유럽에서 등록 기반의 통계시

스템을 만드는 데는 국가 지원이 있었으며,통계법은 이러한 정책을 반

한다.이는 통계작성기 이 행정자료에 한 근에 해 행정당국과 상하

는데 있어 강력한 지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 당국과 우호 인 그리

고 한 력을 맺는 것은 행정자료의 효율 인 사용에 요하다.이를 통

해 등록부의 내용에 해 실질 인 향을 발휘하고 통계 목 을 한 행정

자료의 이용에 한 이해를 확산시킴으로써 통계생산을 한 자료원이 개선

될 수 있다.

행정장부는 규칙과 차가 변경할 수 있는데,이러한 변화가 통계 생산에

미치는 결과가 고려되어야 한다.가장 최선의 안 장치는 등록부와 통계 담

당자가 긴 한 계를 유지하는 것이다.이들 사이의 은 기록되어야 하

며,담당자가 변경될 때 문서로 달되어야 한다(UNECE,2007).

덴마크 통계청은 정부와 지방 행정기 시스템의 사용자 원회의 일원이

며,등록부 개선 방안은 덴마크 통계청이 여러 분야의 통계 역에 걸쳐 만

들어 놓은 자문 원회에 의해 일상 으로 논의된다.

StatisticsFinland(2004)의 내용을 심으로 핀란드를 사례로 행정자료의 통

계 활용을 한 통계청과 다른 행정기 간의 조를 좀 더 구체 으로 살

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재무부는 범 한 조사표를 토 로 작성되는 마

지막 센서스가 되어야 하는 1980년 센서스와 련해서,그리고 등록기반 시

스템의 발 을 해서 핀란드 통계청의 상을 명확하게 만들었다.이러한

재무부의 재는 다른 행정당국에 한 핀란드 통계청의 상 치 강화에

도움을 주었다.핀란드 통계청은 각 등록당국에 해 담당자를 지정한다.그

의 업무는 당국자와 의사소통의 개방 채 을 유지하고, 련 분야 안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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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모니터하며,등록자료의 통계 용 가능성을 유지 는 향상시키기

한 작업을 하는 것이다. 한 각 등록당국도 한 명의 통계 담당자를 지명

한다.한편 핀란드 통계청은 주요 문제를 토의하고 력의 진행 과정을 모니

터하기 해 등록당국자의 최고 자와 연례 모임을 개최한다.핀란드 통계청

과 등록당국 사이의 이러한 력은 핀란드 공식통계 조정시스템의 일부분이

다.

기본 장을 유지하는데 책임 있는 정책담당자들이 ‘행정 장 리연

합’(theRegisterPool)’이라는 특별 을 운 한다.이 은 행정 장의 이용

가능성과 내 일 성 향상,내용․품질․ 근성 개선,효율 인 정보 시장

의 창출을 한 등록당국자들 사이의 정보 교환과 력 증진을 목 으로 한

다.핀란드 교통부,헬싱키 시,국토정보원,법무부,특허 등록 원회,지

역 자치단체 연합,통계청,국세청,인구등록센터 당국자들이 재 ‘행정 장

리연합’에 참여하고 있다.행정기 의 력은 ‘행정 장 리연합’의 범

안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정규 인 합동 로젝트와 회의의 형태로도

이루어지고 있다.

다.법률 토 와 개인정보의 비 보호

행정자료를 통계목 으로 이용하는데 법 기반(legalbasis)이 마련되어야 한

다.등록기반조사와 개인정보 보호를 한 법 근거가가 필수 이다.특히 다

른 행정기 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이용이 필요한 등록센서스 수행을 해서 이

러한 법률 기반은 더욱 더 필요한 일이다. 재 등록센서스를 실시하고 있거

나 실시를 비 인 국가들의 경우를 보면 통계목 의 행정자료의 이용과 개

인정보 보호에 한 사항들을 법률로 규정해 놓고 있다.법률은 통계 목 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보다 기존의 행정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견

해를 반 하고 있어야 한다.

모든 북유럽 국가의 통계법은 통계작성기 에 통계 목 으로 개별 단 에

한 식별이 가능한 수 의 데이터에 한 근과 다른 행정자료를 매칭시

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핀란드나 네덜란드 등에서는 다른 목 에서 수

집된 데이터를 통계생산 기 이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이 경우 국가

통계작성기 은 독자 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에 우선 으로 련 행정자

료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모든 북유럽 국가들은 개인정보의 보호에 한 법률을 가지고 있다.이 법

률의 목 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산자료의 이용과 제도가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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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호에 한 시민 개개인의 권리 는 독일의 이른바 정보 자기결정권

(righttoinformationalself-determination)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

지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이 법률에 의하면 통계목 의 데이터 처리는 데

이터 수집의 주된 목 이 통계 목 이 아니었더라도 허용된다.핀란드의 개

인정보 보호에 한 법률에는 행정 목 을 해 수집된 자료는 학문 연구

와 공식 통계 작성을 한 목 으로 제 3자들에게 달될 수 있다고 규정되

어 있다.이 원칙은 통계목 의 행정자료 활용이 개인의 사생활이나 권리를

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에 근거하여,통계 목 으로 행정자료를 매

칭하도록 하는 EU의 자료보호지침에도 포함되어 있다(StatisticsFinland,2004).

하지만 일단 통계작성기 에 의해 자료가 처리되면 이 자료는 통계 생산과 연구

목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 (‘일방향의 원칙(one-waytraffic)’)(UNECE,2007).

북유럽 국가들에서 행정 활동에 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포함하여,행정의 공

개 투명성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그러나 이 정보가 통계 작성을 해

통계당국에게 달되자마자 공공의 근 가능성의 원칙은 더 이상 용되지 않는

다.비 보호는 통계청의 인 지상과제이며 이는 시민과 기업으로부터 믿을

만한 정보를 얻는 데 필수 이다.

정보의 흐름은 단지 한 방향으로 즉 행정당국으로부터 통계청으로만 흐르

고 반 로는 아니다.행정당국은 통계 목 을 해 수집하고 매칭된 정보로

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통계청은 행정시스템으로 그 결과를 결코 다시

보내지 않는다.통계법은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자료 없이 통계가 생산될

수 있으면 이러한 자료는 수집되지 말아야 한다는 을 명시하고 있다.다른

데이터 셑과 매칭이 필요한 경우는 개인 식별코드를 가진 자료를 수집할 이

유가 된다고 간주된다.

규모 행정자료의 매칭 량의 데이터베이스는 개인정보 보호의 험

요소를 포함하지만,한편 등록통계는 개인정보보호의 에서 장 도 있다.

등록통계에서 데이터베이스에 근하는 사람의 수는 통 센서스보다 훨

씬 다.핀란드의 경우 1980년 인구센서스의 조사표는 350개 지역 사무실에

몇 달 동안 보 되어 있었다.약 2,200명의 임시 고용인들이 이들 조사표를

가공하 으며,조사표의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 정보를 침해할 수 있었다.이

들 자료는 부호화하여 통계청에 달되지만,컴퓨터이외에 어느 구도 볼

수 없는 행정자료처럼 개인정보의 보호수 을 강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핀

란드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하여 행정자료만이 아니라 센서스 일

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개인자료를 부호화된 일 형태로 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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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개인식별시스템

행정자료를 통계목 으로 이용하기 한 핵심 조건 하나는 개별 단 가

항상 독립 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하며,서로 다른 자료원과 매칭될 수 있

는 “통합된 식별시스템”(unifiedidentificationsystem)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다.이러한 통합된 시스템이 없으면 행정자료를 토 로 하는 통계작성에

으로 필요한 서로 다른 행정자료를 매칭하는 것이 힘들다.최소 요구 조

건은 기본등록부의 통합된 등록 시스템이다(UNECE,2007).북유럽 국가들은

행정자료를 연결하는 매칭키(linkingkey)를 가지고 있는데,이 매칭키로 이용

되는 것이 개인식별번호,수치주소(numericaladdresses),사업체번호이다.식별

번호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개별 단 의 이름,주소,생년월일

등에 한 충분한 정보가 있으면 식별코드가 없더라도 식별이 가능하다.5)

북유럽 국가 통계기 에서는 고유 식별코드를 사용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

기 때문에, 국 인 코드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다.그러나 북유럽 이외의

국가들에서는 식별코드가 아직 완벽하게 통계 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WallgrenandWallgren,2007).가형,동일한 식별코드를 갖는 두 개의 개별

단 가 있을 수 있는데,이것은 매칭 에러(matchingerror)문제가 일정 정도

항상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행정자료 이용에 한 사회 분 기 형성

통계작성을 한 행정자료 사용의 이 을 인정하고 이해하는,사회 공감

가 존재한다는 것은 매우 요하다.상황은 국가들마다 다르다. 본 연구

에서 검토된 독일의 경우에는 1980년 의 연방헌법재 소의 센서스 헌

결 이후,센서스 통계의 공공성과 정보의 자기결정권(rightto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은 심각한 립 계에 있었으며,이 때문에 독일 연방통계

청은 2011년에 등록센서스를 실시하면서도 행정자료의 이용에 하여 단

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지켜왔다.한편,싱가포르나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행

정자료의 이용에 한 사회 분 기가 형성되었는가에 한 직 인 평가

를 하기가 단히 힘들며,센서스 방식의 변경에서 센서스 비용 감이 요

했다고 단되어진다.

5)독일은 2011년 센서스에서 인구부문의 식별코드 없이,개인의 정보(이름,주소,생년월일

등)를 통한 자료 간 매칭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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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에 노르웨이에서는 행정자료의 통계 이용에 한 큰 논쟁이 있

었으며 스웨덴에서는 1970년 이래 련 논쟁이 다소 지속 으로 진행되고

있다.반면 핀란드와 덴마크의 국민들은 등록자료의 통계 이용이 합리 이

라고 단하며 국가 통계기 에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등록자료 사용의

합리성과 장 을 설명하는데 있어 공개된 토론과 논쟁은 이러한 공감 형

성을 한 요한 요소이다.한편 국가의 행정자료 련 통계법이 시 를 선

도하고,행정자료를 취 하는 기 의 개방성과 투명성도 요한 변수이다.

행정자료의 통계 이용은 일반 으로 서로 다른 행정자료에서 나온 데이

터를 매칭하는 것과 련되며,이는 국가 통계기 이 모든 개인에 해 ‘모

든 것’을 알고 있다는 빅 라더 신드롬(bigbrothersyndrome)을 야기할 수

있다(UNECE,2007).반면 사람들은 통계작성기 이 통계 목 으로 수집하는

것과 같은 데이터를 행정당국이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가령,국세

청은 개인의 고용과 소득,연 공단은 노인과 기타 연 생활자에 한 정보

를 가지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통계 생산을 해 사람들로부터 유사한 데

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공공의 에서 행정자료를 통계목 으로 이용하는데 다음과 같은 장 이

있다.첫째는 자료수집의 경제 효율성이다.둘째는 개인,가구,기업의 응

답부담 경감이다.셋째는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의 수가 감소되고, 자 인

형태로 자료처리가 이 짐으로써 데이터에 한 보안 유지가 가능하다는

이다.이러한 장 이 통계 목 으로 기존 등록자료를 사용하는 정 인 논

거로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그러나 통계 당국은 이와 련 항상

조심스럽게 근하는 것이 요하다.일반 의 신뢰를 잃기는 쉽지만 그

것을 다시 회복하는 데에는 많은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3.자료 생산 차

행정자료를 리하는 기 은 행정 목 에 맞게 자료를 제어하고,수정하고,기

타의 처리 과정을 수행한다.통계기 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해 행정당국이

통계작성기 에 데이터를 보낼 때 선별과 처리 과정이 추가 으로 수행되는 경

우도 있지만 일반 으로 행정자료에서 직 통계를 작성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다(WallgrenandWallgren,2007).개별 단 의 정의와 변수가 에디

되어야 하는 등 행정자료가 통계 목 을 충족시키기 해서는 별도의 처리

과정이 필요하다.이러한 “등록 장부의 통계 처리 과정”(register-statistical

processing)은 하나 혹은 여러 개의 행정 장(administrativeregister)을 단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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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등록 장(statisticalregister)로 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통계등록부

안에 데이터들이 조직되는데,개별 등록부의 데이터들은 식별키를 통해 서로 매

칭된다.등록부의 통계 처리 과정은 데이터의 편집,변수의 코딩,결측된

(missing)개별 단 와 변수의 처리,매칭과 선택,기 시 의 처리, 생된

(derived)개별 단 의 생성, 생된 변수의 생성 등의 과정을 포함한다.

이것은 모든 등록 장부가 개별 등록 장부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단일한

시스템의 일부로 인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은 데이터의 수집,

데이터의 처리,품질의 제어와 보 등 통계 생산의 모든 단계에 향을 미

친다.이러한 통합된 시스템 아래서 모든 행정당국은 단일한 코드 체계를 사

용하게 되며,이를 통해 서로 다른 기 의 등록부가 매칭될 수 있게 된다.

한편 행정등록부에서 통계등록부로의 환 과정에서는 행정등록부에 한

품질 검이 필수 인데 이를 해서는 데이터 공 자와의 이 기본 으

로 필요하다.이와 함께 입수된 데이터의 품질에 한 검,결측값의 이유

와 범 악,잘못된 매칭의 이유와 범 분석,객체와 변수의 질 분석,등

록부의 리에 한 연구,불일치의 찰과 보고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가.행정자료의 품질진단

덴마크와 핀란드에서는 행정자료에 한 품질진단이라는 등록센서스 실시

이 의 사 비가 철 하게 이루어졌다.핀란드의 사례를 살펴보면,등록

자료의 신뢰성을 조사하고 찰하는 연구가 등록센서스 실시의 결정에 앞서

수행되었다.1975～1985년 센서스에서 조사표는 여 히 사용되었는데,등록

부 자료는 이 결과와는 물론 동일 시 의 다른 조사 결과와도 비교되었다.

1980년 노동력조사는 충분한 비교를 해 약 7만 명으로 확 되었다.등록

장부를 이용하여 생산한 자료와 조사표에 의해 생산된 자료의 차이가 작아

서 등록센서스가 계속 추진될 수 있었다(StatisticsFinland,2004).

핀란드에서는 1990년 센서스를 100% 완 한 등록센서스로 실시하기 하

여,기간 행정자료에 한 신뢰성 조사를 실시하 다.행정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통계등록 장 자료를 인구와 주택의 등록 장에서 약 2% 표본을 추

출하여 결과를 비교 검토하 다.그 결과 조사자료와 등록자료가 일정 정도

차이를 보 지만,두 조사자료 사이의 차이가 조사표에 의한 두 개의 조사로

부터 얻은 자료 사이의 차이보다 더 크지는 않았다.

인구자료의 정확성이 인구등록센터에 의해 확인되지만,고용통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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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의 신뢰성을 검하기 한 품질조사가 매년 수행된다.매년 인구등록

센터는 인구정보시스템에 기록된 주소자료의 정확성을 입증하기 한 조사

를 통계청에 의뢰한다.이를 해 핀란드 통계청은 약 1만 명의 사람들에게

조사표를 보내는데,2003년에는 응답자의 99%가 정보가 업데이트되어 있다

고 응답하 다.

나.행정등록부의 통계처리과정

통계등록부(statisticalregister)의 생성에서 가장 요하고 자원이 많이 소

요되는 과정은 기본 데이터의 입력을 확인하고 에러를 수정하는 것이다.등

록부를 운 하는 터의 입에서 수행하는 에디 의 목 은 터의 목 을 해

데이터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이는 이러한 에디 이 주로 터의 목 에

가장 요한 변수에 집 되어 수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에 따라 통계 목

을 해 필요한 주된 변수는 세심하게 취 되지 않을 수도 있다.통계담당

자가 이 에디 의 과정과 한계에 해 많은 지식을 갖는 것은 요한 일이

다.

국가통계기 에 의한 에디 은 데이터의 통계 사용에 그 이 맞추어

진다.각각의 등록부는 에러를 제거하기 해 내부 로직에 의해 검되며,

포 범 문제와 기타의 에러들이 등록부의 매칭 과정에서 발견될 수 있다.

통계등록부는 이상 으로는 개별 데이터들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기

해서는 ‘깨끗하고(clean)’ 논리 으로 일 성(consistency)과 정합성

(coherence)이 있어야 한다.이를 해 있음직하지 않은 정보들은 검토되어야

만 하는데,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주된 방법은 산화된 논리 에디

(computerized logicalediting)이다.이 과정에서 행정등록부의 시스템 인

에러가 발견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데이터가 추출되는 행정등록부에

포함되어 있는 시스템 인 에러를 수정하는 것은 요하다.이것이 이루어지

기 해서는 등록부를 담당하는 당국과 긴 한 계를 맺는 것이 요하다.

통계 생산자에 의해 발견되어 행정등록부가 수정되는 많은 사례가 있으며,

이는 등록부와 통계 둘 다에 이익이 된다.

다.메타 데이터의 정비

우리나라에서도 등록 기반의 데이터 시스템은 매우 복잡하며,주민등록의

개인자료와 세 자료,가족 계등록부,건축물 장 등의 핵심 공 장부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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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다양한 원천의 보완 인 행정자료(administrativedatasource)를 이용하여

야 하기 때문에 집계범 (coverage)가 완 에 근 하고,체계화된 메타데이터

가 단히 요하다.메타데이터는 통계목 으로 행정자료를 사용하는 데 있

어서 핵심 인 역할을 한다.행정당국은 정의(definition),데이터의 형태와

질에 한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등록부를 리하는 주체로부터 나온

충분한 메타데이터는 통계자료의 품질을 결정하는 건이다.

Goossens(2006)에 의하면 메타데이터는 기술 인 메타데이터,내용 련

메타데이터,데이터 처리 과정에 한 메타데이터로 구분될 수 있다.기술

인 메타데이터는 변수의 설계서(specificationofvariable),필드의 길이,데이

터의 타입 등과 련되며,내용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의 요소에 한 정의 등

과 련된다.과정에 한 메타데이터는 외부 데이터를 잘 이해하고 수정하

기 해 필요한 메타데이터로,데이터의 공 자에 의해 수행된 데이터의 변

형,계산 등에 한 과정뿐 아니라 데이터가 수집된 이력,즉 어떤 행정기

에 의해 그 과정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한 과정을 다룬다.

제9 우리나라 등록센서스 추진을 한 모델 법안

1.법안 제정의 기본 제

우리나라는 인구주택총조사에 주민등록 명부,가족 계 명부,건축물 장

등의 다양한 행정자료를 이용하기 하여,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이다.요약하면,하나는 통계법의 일부를 개정하고 통계법의 틀 안에서 인구

주택총조사 시행령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다른 하나는 기

존의 통계법과는 별도로 우리나라의 인구주택총조사에 한 법률을 제정하

여,행정자료와 보완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새로운 센서스의 규정을 확고하

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먼 ,첫 번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통계작성의 기본법에 해당하는 통계법

을 일부만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그것을 근거로 하여,통계법과는 별도의

인구주택총조사법과 시행령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여기

에서 인구주택총조사도 통계조사의 일부이기 때문에,통계법의 하 법령에

속하는 인구주택총조사 시행령을 제정하여,그것으로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제반 차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두 번째의 안이다.이것은 2015년에 실시될 센서스가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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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스로서는 새로운 실험에 속한다는 에서 바람직하다. ,통계정책의

입장에서 인구주택총조사를 다른 통계조사와 별도로 통계법에 규정을 하게

되면,통계조사들 간에 균형이 깨어진다는 것을 우려사항을 충분히 고려하

여,별도의 센서스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이것은 특히 우리나

라 인구주택총조사의 법 지 와 련해서는 물론,독일의 연방재 소 센서

스 헌 결에서 보는 것처럼 “정보의 자기결정권”(rightto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와 "센서스통계의 공공성"(censusstatisticsasthe"public

goods")의 길항 계에서 후자의 의미를 강조하는데 있어서 단히 요할 것

이라고 생각한다.우리나라에서 1948년 정부수립 이후,인구주택총조사에

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이것을 1960년 에 통계법의 일부로 포함하여,통

계법 시행령도 아닌,별도의 인구주택총조사 규칙을 만들었다.그러나 그것

이 통계조사인 경우에는 그리 큰 어려움이 없을 수 있겠지만,등록센서스로

나아가면서 주민등록 명부,가족 계 명부,건축물 장 등의 행정자료를 사

용하게 되면,하 의 인구주택총조사조사 규칙으로 상 의 법률에 규정된 행

정사항에 하여 특정의 지정을 한다는 것은 논리 으로 성립되기 힘든 법

률의 계가 될 것이다. 결국,우리는 본 연구에서 인구주택총조사에 한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서,우리나라의 행정자료를 조합하여 새로운 센서스의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새로운 센서스를 비하는

제반 차가 2015년까지 정비되기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단한다.

실제로,앞에서 등록센서스의 자료정비방안과 모델 센서스법의 제정을

하여 사례연구의 상이 된 5개 국가인 싱가포르,이스라엘, 만,독일,스

스의 경우 통계법과 별도의 센서스법을 두고 있는 나라는 싱가포르,독일,

스 스가 있었으며,우리나라가 2015년에 새로운 방식의 센서스를 추진하면

서 행정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나 제도 ․법률 기반구축에서 참고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국의 임통치시 에 물려받은 통계법 시

행령을 기반으로,센서스 명령을 기 로 해서 행정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도,2000년 등록센서스를

추진하기 이 에 센서스법이나 2000년 등록센서스를 추진하면서 개정된 센

서스법 사이에 그리 큰 차이가 없다.실제로,이스라엘과 싱가포르의 경우,

통계청은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센서스 목 으로 정보를 징집할 수 있는 강

력한 권한을 가진 것이 큰 특징이었는데,앞으로 이것은 1980년 독일의 센

서스 헌 결과 련된 "정보자기결정권"(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과 "센서스통계의 공공성"(censusstatisticsasthe"public

goods")의 립 계에서 후자의 의미를 어떻게 강조하는가와 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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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의회는 1980년 이후,통계법의 면개정이나 센서스 비법과 센

서스법의 면개정에서 “정보자기결정권”문제를 깊이 다루었고,이를 둘러

싼 독일 센서스법의 헌 소송의 가능성을 축소하기 하여, 단히 세심한

센서스 통계 작성 차를 마련하고 있다.이에 비하여,스 스의 경우에는 같

은 부독일의 국가이면서도,독일보다는 우호 인 환경에 있다고 할 수 있

는데,그럼에도 불구하고 센서스 통계작성의 과정에서 “정보자기결정권”문

제를 “센서스 통계의 공공성”문제와 련시키면서,이들의 양자 게에서

세심하게 균형을 이루려는 노력을 한 흔 이 보인다.이 때문에,우리나라가

추진할 2015년 센서스에서 행정자료의 사용범 를 염두에 두고,스 스에서

마련된 센서스법을 원형으로 하여,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모델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단한다.

2.인구주택총조사에 한 모델 법(안)

우리나라에 새로운 센서스를 추진하기 하여 인구주택총조사법이 제정되

면,이 법에 의하여 작성된 통계는 단순히 공식통계(officialstatistics)의 수

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법정통계로서 우리나라의 인구,가구,주택 등의 모

든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이것은 인구주택총조사가 단순히 통계청장의 고

시에 의하여 지정통계(designatedstatistics)로 정해졌다고 하더라도,그것이

통계법에 구체 으로 지정통계로 명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우리나라의 각

종 행정이나 정책에서 법 지 를 제 로 부여받지 못하는 것과는 사뭇 다

른 모습이 될 것이다.이러한 이유는 한층 더 인구주택총조사에 한 자료

원,조사방식 곧 방법론,품질 리 등에 하여 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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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번호
장별 구성

조문

번호
조문 내용

1 총칙

1 목

2
조사기 (통계청과 제3자 탁기 의

규정)

3

자료수집 조사항목(인구규모,인구

구조,인구변동,가족,가구,주택상태,

아동,여성,고령자,활동제약,교육,노

동,산업,직업,경제활동, 건강,사회

변수,출산력,사망력,인구이동,이

민,언어,종교,다문화,교통 환경,

건물,주택 통근 는 통학의 장소)

4 기본골격 력방안

2 총조사의 구성요소

5
등록부와 추출표본의 조사(행정자료와

표본조사의 통합센서스에 한 규정)
6 등록부 조사

7 추출표본의 조사

8

표본조사(등록부 락과 과다를 검

하고,종 센서스의 표본항목에 한

상세자료를 얻기 한 조사실시의

반 규정)

9

추가 주문 ( 앙부처나 지방자치단

체의 문항확 나 표본규모 확 에

한 규정)

3
자료수집 조사항

목

10 정보제공의 의무

11 비용부담의 의무
12 자료제공,자료보호,비 수사항

13
상주인구통계의 공표 (총조사 통계의

법정인구로서의 기능)

4 총조사의 비용 14 총조사 비용

5 부칙

15

총조사 사 비조사에 한 용

(2015년 등록센서스 실시를 한 비

작업에 련된 규정)

16 통계법 등 타법과의 계
16 종 법의 폐지

17 행법의 변경
18 경과규정

<  8-18> 우리나라 주택 사 (안)  

우리나라에서 등록센서스를 실시하기 한 모델 법률은 재1장 총칙,제2장

총조사의 구성요소,제3장 자료수집과 조사항목,제4장 정보제공의무,자료이

용,자료보호,자료공표,제5장 총조사의 비용,제6장 부칙으로 구성되는 것

이 바람직 할 것이다.구체 으로 장별 구성과 같은 장 내 조항별 구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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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8>에 정리되어 있다.우리나라의 센서스법과 그 시행령은 그 형식은

독일의 센서스법과 같이 지나치게 상세한 규정을 포 하지는 않으며,그 다

고 해서 이스라엘,싱가포르, 만과 같이 통계법이나 센서스법에도 등록센

서스의 차나 방법론에 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도 아닌 것으로,오

히려,스 스의 센서스법이나 센서스법 시행령에 가까운 것이 되도록 하고

있다(이들 법령에 해서는 부록을 참고할 것).

제1장 총칙

제1조 (목 ) ① 이 법은 국가통계의 립성,객 성,과학 문성의 원칙

에 입각하여,인구,가구,주택에 한 기본통계와 사회경제 분야에 한 자

료를 5년 는 그보다 짧은 기간을 주기로 하여 수집하기 한 인구주택총

조사(이하 “총조사”로 함)의 기본 사항을 규정한다.

② 총조사는 인구,가구,건물,주택에 한 통계조사로서 정부의 행정기 과

자치단체,경제,학술연구와 여타 련분야에서 통계자료를 획득하기 한

수단이며,이들은 다음 목 을 달성하기 한 기 가 된다.

1.행정 각종 정책 목 의 장기 계획

2.정치 의사결정

3.학술연구

4.일반 의 정보기반

5.다른 통계의 생산

제2조 (조사기 )① 총조사의 실시에 련된 반 업무는 국가통계기 인

통계청이 책임지고,총조사의 기획과 운 ,그리고 제표작업에 련된 일체

의 사항을 처음부터 끝까지 종합 으로 리한다.

② 통계청은 필요한 경우,국가통계에 한 공 신뢰를 해하지 않는 범

에서 총조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탁할 수 있으며,그에 한 별도의 시행

령을 제정할 수 있다.

통계청은 인구주택총조사의 일부를 내부 으로 문화할 수 없다면,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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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가령,이 법에서 언 되는

센서스 표본조사 에서,제2단계의 표본조사는 문 기 을 지정하여,그

기 이 련 로그램을 개발한다면,통계작성의 업무효율성이나 통계청 내

부의 작업과정에 한 교차 검(cross-check)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

이다.

제3조 (자료수집과 조사항목)① 이 법에 의하여 수집되는 총조사의 주제별

자료는 다음과 같다.

1.인구규모,인구구조,인구변동

2.가족,가구,주택상태

3.아동,여성,고령자,활동제약

4.교육,노동,산업,직업,경제활동

5.건강,사회 변수

6.출산력,사망력,인구이동

7.이민,언어,종교,다문화

8.교통 환경

9.건물,주택 통근 는 통학의 장소

② 총조사의 자료 수집은 행정업무를 일차 목 으로 작성된 공 등록부

를 토 로 하여 통계목 의 등록부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공 등록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총조사의 항목에 해서는,추출표본

에 의한 보완 인 통계조사를 실시하여,그 항목을 집계하여 총조사 통계를

작성한다.

우리나라의 재 통계법에서는 어디에서도 인구주택총조사는 물론 어떠한

통계조사에서도 자료 수집을 가능한 한 행정업무를 목 으로 하는 공 등

록부를 토 로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는 조항이 없다.다만 일반

통념에 의하여,행정자료는 불완 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있으나 마

나 한 것이기 때문에 통계조사를 실시하여,그것을 국가통계를 작성해야 한

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하여,등록자료를

리하고 있는 기 은 통계청과의 력을 필수화하는 규정을 통계법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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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센서스 실시를 한 법률에도 명문화하며,유사한 통계조사에 해서 등

록자료의 보완 도구(auxiliaryinstrument)로서 통계조사를 실시할 필요성

이 있음을 강조하는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 (기본골격과 력방안)① 통계청은 총조사의 기본골격과 상세한 조사

항목을 기본통계와 주제통계로 구분하여 별도의 시행령을 통령령으로 공

표하고,이와 련된 총조사의 기본골격과 상세한 조사항목을 총조사의 정해

진 주기에 따라 규칙 으로 갱신해야 한다.

② 통계청은 항의 시행령을 정함에 있어서,총조사의 책임기 으로서,사

에 앙정부의 정책부서,지방자치단체,그리고 여타 이해당사자의 력을

받고,그들과 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2장 총조사의 구성요소

제5조 (등록부와 추출표본의 조사)① 총조사는 기본통계 작성목 의 공

등록부 조사와 주제통계 작성목 의 추출표본에 한 보완 인 조사로 이루

어진다.

② 이 법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공 등록부와 추출표본의 보완 인 조사에

의한 총조사 통계는 직 에 실시된 조사표에 의한 지실사 총조사 통계와

시계열 자료로서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국가통계로서 립성,객 성,그리고

과학 문성에 부합하는 총조사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통계청은 이 법에 따라 총조사를 실시하기 하여,특히 다음의 역에

해서 상세한 총조사의 운 규정을 공표하여야 한다.

1.조사 상

2.조사방식

3.개체식별번호의 사용

4.품질보장조치

제6조 (등록부 조사)① 공 등록부의 조사에서는 인구통계,가구통계,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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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통계,주택통계의 총조사 기본통계 자료를 생산하기 하여, 자 송

는 자료기억매체 방식으로 달된 다음과 같은 공 등록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행정안 부의 주민등록 장

2. 법원의 가족 계등록부

3.국토해양부의 건축물 장

② 항의 공 등록부 조사의 편집이나 필요한 보완작업을 하여,총조사

실시기 은 련 행정자료를 검토할 수 있다.

③ 통계청장은 제①항의 련 등록부와 제②항의 보완 행정자료를 리하

는 행정부서 책임자에게 등록부 조사를 목 으로 하는 자료의 달을 제5조

제③항의 내용을 명시하여,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등록부의 리 책임

자는 그 자료를 기 일자에 맞게 갱신된 형태로 정해진 마감일자까지 송

해야 한다.

④ 제①항의 공 등록부과 제②항의 보완 행정자료를 통계청장의 요청에

따라서,총조사의 등록부 조사 목 으로 제공한 행정부서나 부서의 책임자는

「공공기 의 개인정보보호에 한 법률」[시행 2010.5.5][법률 제10012호,

2010.2.4,타법개정]을 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제7조 (표본조사)① 이 법에서 표본조사는 공 등록부의 완 성과 정확성

을 검하고,총조사의 주제통계를 작성하기 하여 과학 원칙에 따라 자

연지역을 기 으로 하는 행정단 는 그것에 하는 조사구의 모집단에서

확률 으로 선택된 인구 는 다른 조사객체의 일부에 한 자료를 표

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추출표본의 보완 인 표본조사는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제1단

계의 표본조사는 제4조 제①항의 총조사의 조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

며,이 항목들은 등록부 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과 포함되어 있지는 않는

항목으로 구분한다.

③ 항에서 등록부 조사에 포함된 항목의 응답은 등록부 조사의 실제 기재

내역과 비교하여,등록부 조사의 인구와 다른 조사객체에 한 포 범 를

악하여,총조사 통계의 모집단을 복원하여 통계작성의 내 정합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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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한 승수(乘數)를 계산하는데 이용한다.

1.표본조사에서 집계된 사람 는 다른 객체를 분모로 하고,표본조사와

등록부 조사에서 모두 집계된 사람을 는 다른 객체를 분자로 하여,등

록부 조사의 과소범 를 추정하는 승수를 계산한다.

2.등록부 조사의 과소범 를 조정한 사람 는 다른 객체의 수를 분모로

하고,등록부 조사에서는 집계되었으나 표본조사에서는 집계되지 않은 사

람 는 다른 객체 에서 실제로 등록부 조사에 마땅히 집계되어서 안

되는 사람 는 다른 객체를 등록부 조사의 순수한 과다범 로 하고,그

것을 추정하는 승수를 계산한다.

3.총조사 통계의 모집단은 등록부 조사의 과소범 를 조정한 사람 는

다른 객체의 수를 등록부 조사의 순수한 과다범 를 조정하는 승수로 나

어서 계산한다.

4.표본으로 선정된 지역에 하여 계산된 등록부 조사의 과소범 와 과다

범 를 조정하는 승수는 표본으로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도 용되어,기

자치단체, 역자치단체를 포함하여 국수 의 총조사 통계의 완 성

과 정확성을 보완하는데 사용한다.

④ 제1단계의 표본조사에서 등록부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조사항목에 해

서는 표본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기 자치단체, 역자치단체를 포함하여

국수 에서 사회경제 부문의 조사항목에 한 총조사 통계를 작성하는데 사

용되며,이를 하여 등록부 조사의 모집단과 유사한 인구통계 특성을 갖

도록 다단계 모집단 복원승수를 개발하여야 한다.

⑤ 제③항의 2에서 등록부 조사의 순수한 과다범 를 정확하게 악하기

한 별도의 조사표를 개발하여,제2단계 표본조사를 별도로 실시한다.제2

단계의 표본조사에서는 등록부에 기재된 개체식별번호를 이용하여 등록부

조사의 과다범 에 해당하는 사람 는 다른 객체에 한 정확하고 상세한

주소정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⑥ 총조사 실시기 의 행정책임 인 통계청장은 총조사의 추출표본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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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표본조사를 효과 으로 진행하고,두 차례의 표본조사에 한 국민수

용의 정도를 확고히 하기 하여,다음 사항에 하여 상세한 규정을 공표하

여야 한다.

1.조사 상

2.조사기

3.주기성

4.조사기

5.조사방식

6.방법론

⑦ 등록부 조사의 포 범 와 정확성을 검하기 한 보완 정보를 획득

하기 하여,기숙사,보육원,노인요양시설,수녀원, 사찰 등 특정 시설 내

에서 연 계가 없는 사람들이 집단 으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가구에

해서는 별도의 수조사를 실시한다.

제8조 (표본조사의 지실사)① 이 법에서 말하는 총조사의 표본조사 에

서 제1단계의 표본조사는 등록부 조사의 포 범 를 규정하고,사회경제분야

의 총조사 통계를 작성하기 하여 실시되기 때문에,등록부 조사가 실시되

는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을 자연지역 개념에 기 하여,지방자치법[시행

2010.10.16][법률 제10272호,2010.4.15,타법개정]의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와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에 의거하여

재의 법정동 는 행정동 단 를 기 로 작성된 조사구에서 과학 이고

통계 기 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정한 표본을 선정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② 이 법에 의한 총조사의 표본조사에서 제1단계의 지실사는 통계청이 지

휘본부가 되어서,지방자치단체 특히 역자치단체와 앙부서의 특별시설을

운 하는 기 의 력을 얻어서 진행한다.

③ 이 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총조사의 표본조사에서 제2단계의 표본조사는

통계청이 등록부조사의 순수 과다범 를 검하기 하여,표본지역의 과다

범 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다른 객체에 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이에

한 별도의 표본조사 운 규정을 공표할 수 있다.

제9조 (추가 주문)① 정부의 행정부서나 역자치단체는 필요시에 제1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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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표본조사에서 특정의 신규 조사항목을 포함하거나 기존항목에 하여,표

본규모를 확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다만,추가를 요구하는 신규 조사항

목은 총조사에 한 국제기 ,특히 유엔 통계처(UnitedNationsStatistical

Division)나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의 원칙이나 권고사항에 부합되는 것

이어야 한다.

② 정부의 행정부서 는 역자치단체에 의한 추가 주문이 있는 경우 별

도의 정을 체결하며,그와 련된 자격, 할 역,범 ,시 ,그리고 비용

과 주문자의 권한과 책임은 별도의 시행령으로 규정한다.

제3장 정보제공의무,자료이용,자료보호,자료공표

제10조 (정보제공의 의무)① 이 법에 의한 총조사의 두 차례에 걸친 표본조

사에 조사 상으로 선정된 사람은 정보제공의 의무가 부과되며,그 의무를

반하는 경우에는 통계법과 일반형법에 의거하여 처벌의 상이 될 수 있

다.

② 총조사의 두 차례에 걸친 표본조사에서 통계청장은 조사 상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정보제공의 의무를 사 에 고지할 수 있다.

③ 총조사의 두 차례에 걸친 표본조사에서 자연인(自然人)은 당사자는 물론

그가 법 으로 신할 수 있는 사람에 하여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반하는 경우에는 통계법과 일반형법에 의거하여 처벌의 상이

될 수 있다.

④ 조사 상자는 사실 로,정확한 시 에, 보상을 받지 않고,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정보제공의 의무를 반하는 경우, 련 법 차는 이 법과 통계법의

련 조항에 의하여 진행된다.

제11조 (비용부담의 의무)① 이 법에 의한 제1단계의 총조사 표본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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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표에 불완 하거나 부정확한 정보제공을 제공하는 사람이나,조사표나

다른 서류를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시 에 제출하는 않은 사람은 할

청의 추가 인 노력에 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은 총조사 실시기 으로서,시간당으로 계산하여 비용부담액을 정

한다.비용은 100만 원 이상을 과할 수는 없다.

③ 제1단계의 표본조사나 련 서류의 조사항목에 한 정보를 제공할 치

에 있지 못했던 사람들은 비용부담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12조 (자료 리,자료보호,비 수 조항)① 통계청은 조사실시기 으로

서,이 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등록부조사 자료와 두 차례

의 표본조사 자료를 리한다.

② 추가 주문에 의한 자료는 총조사 실시의 책임 국가통계기 인 통계청

과 주문자인 앙정부 는 지방자치단체의 통계부서가 공동으로 리한다.

주문기 의 경우 통계부서가 행정부서로부터 차폐(遮蔽)되지 않은 경우,통계

청은 추가 주문에 의한 자료를 주문기 이 리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아

니 된다.

③ 제6조,제7조,제8조의 등록부 조사와 두 차례의 표본조사에 의한 총조사

자료가 작성되면,그 자료는 익명화 조치를 하고,사람이나 다른 조사객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다.다만,제6조의 등록부조사에서 획득한 주

소명부는 제7조와 제8조에서 규정한 두 차례의 표본조사를 실시하기 하여

그 로 유지한다.

④ 이 법에 의하여 실시된 총조사의 자료는 등록부 조사의 경우는 등록부에

포함된 조사항목과 과소범 와 과다범 의 조정을 한 승수정보,표본조사

의 경우는 제4조 제①항의 조사항목에 포함된 인구통계 사회경제통계 항

목과 함께,모집단 복원을 한 승수정보를 제공한다.

⑤ 총조사 자료는 사 인 아닌 목 ,특히 학술연구,정책기획,통계작성을

목 으로 이용될 수 있다.센서스의 최종결과는 조사 상자를 식별할 수 없

도록 하는 범 에서만 공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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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통계청은 자료보호,특히 정보제공의무가 있는 조사 상자의 권리,자료

획득 후 조사표의 폐기방식에 상세한 규정을 공표한다.

⑦ 이 법에 의하여 총조사의 운 을 임받은 사람은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 의 설에 한 형사 처분 조항)에 의거하여 공무상 비 수의 의무가

있다.

제13조 (상주인구 통계의 공표)통계청은 총조사 결과를 토 로 상주인구와

련 인구통계를 확정하여 그 수치를 보에 공표해야 한다.상주인구 통계

와 련 인구통계는 등록부 조사와 표본조사의 조결과를 토 로,통계

조정을 거친 최고의 품질이라고 평가된 총조사의 기본통계를 공표하여야 한

다.

제4장 총조사의 비용

제14조 (총조사 비용)① 통계청은 총조사의 비용,특히 장운 ,자료의 수

집 분석,결과공표에 한 비용에는 책임을 진다.

② 국회는 이 법에 의한 총조사의 시행에 있어서 통계청의 경비부담 임

을 정할 수 있다.

③ 추가 주문에 한 비용은 으로 발주하는 정부의 앙행정부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감당되어야 한다.

제5징 부칙

제15조 (통계법 등 타법과의 계)추가 으로, 재 시행되고 있는 통계법

[시행 2010.7.1][법률 제10196호,2010.3.31,일부개정]과 통계법 시행령[시

행 2010.7.1][ 통령령 제22226호,2010.6.29,일부개정]은 유효하며,이

법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통계법과 「공공기 의 개인정보

보호에 한 법률」[시행 2010.5.5][법률 제10012호,2010.2.4,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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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두 법의 련 시행령을 용한다.

제16조 (종 법의 폐지) 재 시행되고 있는 인구주택총조사 규칙은 폐지한

다.

제18조 ( 행법의 변경)다음 법률에 해서 총조사 통계의 경우 그 조항을

변경한다.

재17조 (경과규정)① 이 법에 따른 최 의 총조사는 2015년부터 실시한다.

다만,이 법의 등록부조사와 두 차례의 보완 표본조사의 실시에 련된 조

항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시행하기 한 사 비조사,구체 으로

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일부지역에서 실시되는 시험조사와 시범 행조사

에 해서도 용된다.

② 통계청은 정해진 시 에 2015년 등록부 조사와 보완 인 표본조사의 통

합으로 실시되는 새로운 총조사에 하여 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보고서는 조사 역별로 하나하나의 결과를 기술하고,총조사 방식의 변

화가 가져온 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3.인구주택총조사 시행령

인구주택총조사 법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통령이 서명·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법이며 이름을 가진 규범이다.본 연구에서는 입법과정에 한 논

의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지만,이것에 한 상세한 논의는 몇 가지 참고문헌

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박 도,2008,김 희,2007).법의 체계에 있어

서 법률은 헌법의 하 에 있으며,명령·규칙의 상 에 있다.따라서 법률은

헌법에 반되는 내용을 가질 수 없으며,헌법에 반되는 내용을 가진 때에

는 헌법률심사(헌법 제111조)를 거쳐서 그 효력이 부정된다.

한편,인구주택총조사법의 시행령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

이 발하는 성문법규로서 법률의 하 개념이다.명령은 그것을 발하는 주체

에 따라 통령령,국무총리령,부령으로 구분된다.○○○○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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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행령

일반 으로 통령령으로 공포되며 이 은 “○○○○법에서 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으로 한다.”라는 형태를 띠

게 된다.

2)시행규칙

일반 으로 국무총리령이나 부령으로 공포되며,이 규칙은 ○○○○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이라 한다)에서 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으로 한다.라는 형태를 띠게 된다.

3) 통령령

통령이 발하는 명령으로 그 성질과 효력에 따라 국민의 권리 ·의무에

계되는 법규명령과 행정조직 내부만을 규율하는 행정명령(행정규칙)으로 구

분된다.법규명령은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에만 효력을 발할 수 있

으나,행정명령은 직권의 범 내에서 당연히 발할 수 있다. 통령의 법규

명령은 그 수권의 범 ·근거 효력에 따라 비상명령 · 임명령 집행명

령의 셋으로 분류된다.

4)총리령

국무총리가 소 사무에 하여 법률이나 통령령의 임 는 직권으로

발하는 명령.

헌법 제95조는 국무총리가 총리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법률이나 통령령의 임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을 임명령이라 하고,직권

으로 발하는 명령을 집행명령 는 시행명령이라고 한다. 임명령인 경우에

는 구체 으로 임받은 범 내에서 법규사항(입법사항:국민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을 규정하는 일)을 규정할 수 있으나,

직권으로 발하는 집행명령인 경우에는 법규사항을 규정할 수 없고,다만 법

률이나 통령령을 집행하기 하여 필요한 시행세칙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이다.총리령은 법률이나 통령령에 배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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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령

행정 각부의 장이 소 사무에 하여 법률이나 통령령의 임 는 직

권으로 발하는 명령으로 보통 시행법 는 시행세칙이라고 하여 공포된다.

법률이나 통령령의 임에 의하여 발하는 것을 임명령,직권으로 발하는

것을 집행명령이라고 한다.헌법 제95조는 행정 각부의 장이 이러한 부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법률 는 통령령으로 강을 정하고

구체 인 세부사항에 하여 그 범 를 정하여 부령에 임한 경우에는 그

범 내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한 법규사항을 규정할 수 있고,법률이

나 통령령의 집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을 소 사무에 한하여 직권으로 규

정할 수 있으나,새로운 법규사항은 규정할 수 없다.어느 경우에나 법률

는 통령령에 배되는 내용은 규정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인구주택총조사 시행령은 다분히,인구주택총조사법의 구체

시행방식을 규정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통령령으로 공포되어야 마땅

할 것이다.물론,인구주택총조사법의 시행령은 총리령,부령 등으로 시행령

는 운 세칙을 정할 수 있으나,국가의 기본통계이고 국가통계의 립성,

객 성,과학 문성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통계 의 통계”로서,향후

선거구 획정이나 지방교부 의 배정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바탕이 되어야

할 통계이기 때문에 시행령은 통령령으로 공표되어야 인구주택총조사에

한 법률을 통계법과는 별도로 정하여,국가통계 에서 핵심 인 국가통계

인 인구주택총조사의 공공성과 오늘날 논의되는 개인정보를 둘러싼 논쟁에

하여,국가 최고 권력이 이해조정자로서 개입하고 있다는 상징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단한다.이것은 한 우리나라의 인구주택총조사에 한

모든 시행규칙이 더욱 더 명문화되어서 통계법은 물론 인구주택총조사 법에

서 구체 으로 명시되지 못한 국가의 기본통계에 한 공공성과 정보 자기

결정권으로 표되는 사생활보호 간의 긴장과 갈등을 정히 조정하는 역할

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인구주택총조사의 시행령을 규정한다.그 구성은 <표 8-19>에 제시

되어 있다. 시행령은 총칙,통계작성,조사,조사확 ,정보보호,결론 등 모

두 6개의 로 구성된다. 별 구성 조항의 내역은 <표 8-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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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번호

장별 구성
조문
번호

조문 내용

1 총칙

1 목

2
개념(인구총조사,주택총조사,등록지,
상주지,세 ,가구,일반가구,집단시
설,조사구,등록인구,상주인구,조사
확 등)

2 통계작성

3 인구주택총조사의 통계

4 인구와 가족에 한 기본통계
5 건축물 주택에 한 기본통계

6

주제통계(가족과 가구,거주상태,노동,

경제활동.산업,직업,교육 평생교

육,출산력,사망력,인구이동 등의 인

구행태,언어,종교,문화,보건,장애

는 활동제약, 통근/통학 운송수

단,타지 주택소유 등 주택여건)

3 조사

7 총조사의 총람

8
등록부조사의 매칭키(주민등록번호,건
축물 장번호 등의 연료연계목 사
용)

9

표본조사 (등록부의 락과 과다를
검하고,종 센서스의 주제별 통계에
한 자료를 얻기 한 상세한 차규

정을 포함하고 있음)

10 품질 리 표본조사
11 정보제공의 의무

12 정보제공 의무의 반
13 종이조사표와 자조사표

14 조사평가와 결과공표
15 상주인구의 수치

4 조사확

16 앙부처, 역자치단체의 동작업

17 표본조사 확 의 주문
18 조사확 의 비용

5 자료보호
19 직무상 비 과 비 수의무
20 익명화와 익명화 조치

21 조사문서와 자료매체의 폐기

6 결론

22
인구주택총조사의 사 비조사에
한 규정 (2015년 등록센서스 비를
한 작업과 련)

23 행 인구주택총조사 운 규칙의 폐지

24 통계법과 동 시행령과의 계

<  8-19> 주택 사 시 (안)    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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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주택총조사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 )본 시행령은 인구주택총조사법에 의거하여 인구주택총조사(이

하 “총조사”로 약칭함)의 실시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총조사 통계의

작성과 련 자료의 수집에 하여 구체 으로 시행방식을 규정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제2조 (개념)이 시행령에서 사용되는 개념은 다음과 같다.

(1)인구총조사:인구주택총조사법에 의하여,정부가 특정 시 에서 한민국

의 주권이 행사되고 있는 토 내의 인구 가구의 실태를 악하기 하

여 실시하는 수조사

(2)주택총조사:인구주택총조사법에 의하여,정부가 특정 시 에서 한민국

의 주권이 행사되고 있는 토 내의 주택의 실태를 악하기 하여 실시하

는 수조사

(3)등록지(登 地):총조사 시 에 조사 상자가 주민등록법(법률 제8852호,

제정 1962년 5월 10일)에 따라서 해당 시․군․구(특․ 역시는 제외함)의

주민으로 등록하거나 는 한민국 출입국 리법(법률 제10282호,일부개정

2010.5.14,시행 2010.11.15)제 31조에 따라서 외국인으로 등록한 거주지의

주소

(4)상주지(常住地):총조사 시 에 조사 상자에 하여,조사원이 지실사

(現地實査)에서 종 부터 거주하 거나 장래에도 거주할 계획이 있는 기간이

모두 3개월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악하거나 등록부조사에서 사용된 등록지

개념을 통계 으로 보완한 거주지의 주소

(5)세 (世帶):총조사 시 의 등록부조사에서 주민등록법(법률 제8852호,제

정 1962년 5월 10일)제7조에 따라서,세 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를 기

으로 악한 생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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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구(家口): 한사람이 혼자서 생계를 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여 생계를 하는 것으로,총조사 시 에서 지실사

조사원이 악하는 방법으로 조사되었거나,등록부조사에서 사용된 세 개

념을 통계 으로 보완한 생활단

(7)일반가구(一般家口):총조사 지실사 조사원이 악한 가구 에서,친족

으로 구성된 가구, 는 친족이 아닌 자가 포함되었거나,친족 계가 아닌

자로만 가구가 구성되는 경우는 체 가구원의 수가 5인을 과하지 않는

가구

(8)집단시설가구(集團施設家口):친족아 아닌 자가 포함되어 있거나,친족

계가 아닌 자로 구성된 체 가구원수가 5인을 과하는 가구 (집단가구)

는 노인요양시설,고아원 등의 아동․청소년 집단시설,학교 기숙사와 유스

호스텔,장애인시설,병원,휴양소 등의 건강 련 시설,수형시설,사원․수

도원 등의 종교단체 시설에 해당하는 가구 (시설가구)

(9)주택(住 ):건축물 장에 주거용으로 등록된 건축물,주거목 은 아니지

만 자연인(자연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등록된 건축물, 는 총조사의 지실

사에서 악된 것으로,하나 이상의 가구가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는 건축물

(8)조사구(調査區):총조사 시 에 등록부의 포 범 를 검하고 사회경제

부문의 통계를 수집하기 하여 실시하는 지실사에서 조사 상지역을 일

정한 기 에 의하여 분할한 조사구역단

(9)등록인구(登 人口):총조사 시 에서 등록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신고된

인구

(10)상주인구(常住人口):총조사 시 에서 지실사를 통하여 상주지에 거주

하는 것으로 악되었거나,이것을 바탕으로 등록인구를 통계 으로 보완한

인구

(11)조사확 :총조사 지실사에서 조사표에 추가질문을 포함하거나,조사



526

의 범 를 확 하는 것

제2장 통계작성

 

제3조 (인구주택총조사의 통계)① 인구총조사와 주택총조사에서 작성되는

통계는 인구주택총조사법 제3조의 각항을 기본통계와 주제통계로 나 어 실

시한다.

제4조 (인구와 가족에 한 기본통계)① 인구와 가구에 한 기본통계는 다

음 각 호에 한 인구학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1.인구의 규모와 구조

2.인구성장

3.인구의 자연 변동(출생,사망)과 공간 변동(인구이동)

4.일반가구와 집단시설가구의 규모 구성

② 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통계는 가능한 한,인구주택총조사법 제6조에 따

라서 공 등록부인 주민등록과 가족 계등록부의 집계를 바탕으로 작성되

어야 한다.

③ 항의 각호,특히 4호의 집단가구에 해서는,총조사 실시기 이 정부

의 련 앙부처와 수시로 필요에 따라 공 장부인 주민등록과 집단시설가

구에 한 자료의 완 성과 정확성을 검하여야 한다.

제5조 (건축물 주택에 한 기본통계)① 건축물과 주택에 한 기본통계

는 다음 각 호의 역에 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건축물 주택의 건축자재,건축연도 구조

2.건축물 주택의 기반시설 기술 장비

3.주택 리 주택상태

② 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통계는 가능한 한,공 등록부인 건축물 장

의 집계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③ 항의 각호,특히 1호와 련하여,총조사 실시기 은 정부의 련

앙부처나 민간기 과 력하여,기존 주택의 멸실(滅失)과 주택의 신규건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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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를 교환하여야 하며,수시로 필요에 따라 공 장부인 건축물 장

의 기재내역에 한 자료의 완 성과 정확성을 검하여야 한다.

제6장 (주제통계)① 총조사의 주제통계는 다음의 각 호에 하여,기본통계

에 한 추가 인 정보를 포함하여 총조사 통계를 풍부하게 하는데 기여한

다.

1.가족과 가구

2.거주상태

3.노동,경제활동.산업,직업

3.교육 평생교육

4.출산력,사망력,인구이동 등의 인구행태

5.언어,종교,문화,

6.보건,장애 는 활동제약

7.통근/통학 운송수단

8.타지 주택소유 등 주택여건

② 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회경제부문의 총조사 통계는 주민등록,가족

계등록부,건축물 장의 핵심 인 공 등록부와 추출표본의 지실사를 집

계하여 작성한다.

③ 항의 각호,특히 4호의 집단가구에 해서는,총조사 실시기 이 정부

의 련 앙부처와 수시로 필요에 따라 공 장부인 주민등록과 집단시설가

구에 한 자료의 완 성과 정확성을 검하여야 한다.

제3장 조사

제7조 (총조사의 총람)① 총조사의 기본골격과 조사항목(조사 로그램)을

규정하는 총람은 총조사의 기본골격에 해서는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앙정부의 총조사 실시계획과 기본방침

2.시도 수 역지자체별 표본조사 확 가능성

3.표 화된 핵심 조사항목

② 총조사의 실시기 으로서 통계청은 앙정부의 련부서와 시도 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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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지자체와 력하여야 하며,총조사의 총람이나 세부사항을 변경할 때는

사 에 앙정부의 련부서와 역지자체에 자문을 구해야 한다.

③ 총조사의 실시기 으로서 통계청은 인구주택총조사법 제4조에 따라서,총

조사의 총람을 통령령으로 공표하고,그 내용이나 지침을 주기 으로 갱신

하여야 한다.

제8조 (등록부 조사의 매칭키)① 총조사의 인구주택총조사법 제6조의 규정

에 의거하여,등록부 조사를 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기 한 공 장부

의 매칭키로는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건축물 장번호 등의 개체식

별번호와 표 화된 핵심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이 매칭키는 개체 자료의

통합과 총조사의 기본통계 작성을 비하는데 필요하다.

② 매칭키로 이용되는 표 화된 핵심 항목은 등록부 조사에서 정보가 공통

으로 제공되는 항목으로,특성별 인구집단을 일의 으로 구분하고.확인하

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③ 매칭키로 이용되는 개체식별번호는 한민국 국 을 소유한 내국인은 주

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사용한다.이 번호는 상이한 공

장부에서 특정 개인의 특성을 일의 으로 악하는데 필요하다.

④ 건축법([시행 2010.12.1][법률 제10331호,2010.5.31,타법개정]),건축법

시행령 건축물 장의 기재 리 등에 한 규칙[시행 2009.12.14][국

토해양부령 제191호,2009.12.14,타법개정]에 기재된 건축물 고유번호는 개

칭키로서,다음의 각 호를 가능하게 하는 항목이다.

1. 한민국의 토 안에 있는 내 건축,주택,가구의 식별

2.건축물과 주택에 맞춘 인구와 가구의 정렬

⑤ 총조사 실시기 이 공 장부를 리하는 앙부처와 력하여, 항에

서 제시한 매칭키를 이용하여 총조사 실시를 한 비작업으로서 총조사

기 일자에 맞추어 인구,가구 주택에 한 총조사 데이터베이스를 작성

하여야 한다.다만 이 차에서 매칭키로서,공 장부의 개체식별번호나 표

화된 핵심 항목을 이용하는 것에 해서는 「공공기 의 개인정보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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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률」[시행 2010.5.5][법률 제10012호,2010.2.4,타법개정]을 반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제9조 (표본조사)① 표본조사는 제1단계의 작업으로 공 등록부 조사의 완

성과 정확성을 검하고,총조사 통계의 주제통계를 작성하는 이 목

을 실 하기 하여, 지실사라는 차를 통하여 방문조사 는 자기기입식

에 의한 종이조사표나 인터넷으로 송되는 자조사표를 이용하여 실시한

다. 자조사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실사 조사원이나 그의 리인에

의한 거주확인 차를 사 으로 는 조사표 송 이후에 실시되어야 한

다.

② 인구주택조사법 제7조의 표본조사의 지실사를 한 조사구 설정에 의

거하여,추출된 조사구에 하여,제1단계의 표본조사를 등록부 조사의 건

축물 장 모집단에서 빈집이 아닌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상으로 실시

한다.추출된 조사구는 설정된 조사구의 10%와 20%의 범 안에서,시․

군․구 (특․ 역시는 제외)의 기 자치체와 그 하 행정구역의 읍면동에

한 소지역 통계를 작성하고,사회 으로 유의미하다고 단되는 소집단에

한 통계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출률을 정해야 마땅하다.

③ 추출된 조사구의 표본조사 제1단계 작업에서 응답자는 등록부 조사의 보

완과 표본조사의 모집단 복원을 하여 매칭키로서,개체식별번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제공하여야 마땅하며,조사시

의 상주지에서 조사표가 요구하는 모든 문항에 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총조사 실시기 인 통계청은 제1단계 작업의 표본조사에서 조사표에 기

재된 응답자의 개체식별번호와 표 화된 핵심 항목 등의 매칭키에 련된

항목이나 사회경제부문의 주제통계를 작성하기 하여 제공된 각 문항의 상

세 정보를 총조사 통계 작성 이외의 목 에는 이용하는 것이 엄격히 지되

며,응답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한 표본조사의 운 세칙을 마련하여,이

를 총조사의 지실사를 실시하기 에 공표하여야 한다.

⑤ 총조사 실시기 인 통계청은 추출된 조사구에 하여 지실사의 차로

진행된 표본조사의 결과와 이에 응하는 조사구에 한 등록부 조사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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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구,주택총조사 데이터베이스의 기록에 하여 반 인 매칭작업을

실시하여,총조사 데이터베이스의 련 조사객체(인구,가구,주택)의 과소범

조정계수를 확정한다.실제로는,이 경우의 인구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

는 과소범 조정계수는 지실사의 응답자가 (a)등록지에 거주한 경우와

(b)등록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로 나 고, 지실사 응답자 수를 분모로

등록지에 거주하는 응답자 수를 분자로 하여 계산한다.

⑥ 항의 반 매칭작업의 결과를 토 로,추출된 조사구의 총조사 데이

터베이스의 인구,가구,주택이 지실사에서 악된 경우와 악되지 않은

경우로 나 어,과다범 조정계수를 작성한다.이 경우 인구통계의 경우,과

다범 조정계수는 공 등록부인 주민등록 는 가족등록부의 응답자가 (a)

지실사의 상주지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악되는 경우 (b) 지실사의 상주

지에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악된 경우로 나 고,등록부 조사의 응답자

수를 분모로 하고, 지실사의 상주지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악되는 응

답자 수를 분자로 하여 계산한다.

⑦ 항의 순수한 과다범 조정계수는 공 등록부의 순수한 과다범 조

정계수가 실을 반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개연성을 최종 으로 검하기

하여,제2단계 표본조사를 실시한다.이 표본조사는 항에서 등록부 조사

에서는 등록지로 법 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실사에서는 등

록지가 상주지가 아닌 것으로 명된 응답자 바로 (b)에 해당하는 자에 하

여 후속 인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⑧ 항의 제2단계 표본조사에서는 공 등록부의 과다범 에 해당하는 응

답자에 해서는,총조사 실시기 인 통계청이 명부를 작성하여,해당 조사

구를 재방문하여 주변의 이웃으로부터 청취조사(hearingsurvey)를 실시하거

나,개체식별번호를 포함한 핵심 조사항목의 정보를 정리하여,이동 화회

사를 통하여 이동 화 가입정보를 획득하여,이들을 상으로 재조사를 실시

하여,실제의 공 등록부의 순수한 과다범 를 계산하여,그것을 공 등록

부를 토 로 하는 인구를 보완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이 경우의 순수한 과

다범 의 조정계수는 제⑥항에서 같은 분모를 사용하지만,등록부 조사에서

는 등록지로 기재되어 있지만,제1단계의 표본조사에서는 물론 제2단계의 표

본조사에서도 그 지역을 상주지로 하지 않는 응답자를 분자로 하여 계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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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항에서 총조사 실시기 인 통계청이 제2단계 표본조사에서 청취조사를

실시하거나 공 등록부의 개체식별번호를 포함한 핵심 조사항목의 정보

를 정리하여,이동 화회사를 통하여 이동 화번호를 획득하려는 노력에

해서는 「공공기 의 개인정보보호에 한 법률」[시행 2010.5.5][법률 제

10012호,2010.2.4,타법개정]을 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제2단계

의 표본조사에서 공 등록부에 기재된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응

답한 것에 하여,그 응답의 내용을 총조사 통계 작성을 목 으로만 이용되

어야 하며,등록지 주소와 상주지 주소의 불일치에 하여 응답자가 제공한

정보를 이유로 「주민등록법」,「 한민국출입국 리법」의 처벌조항을

용하지 아니한다.

우리나라의 공 장부 에서도 주민등록의 과다집계는 등록방식 인구주택

총조사의 정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이에 하여 논리 으

로 설득력이 있고,과학 으로 타당성이 있는 차를 마련하여 자료의 부정

확성을 보완하여 등록부 조사와 보완 통계조사에서 조사객체의 자료연계

수 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주민등록 순과다(netexcess)의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데 공 등록부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핵심 조사항

목의 정보를 정리하여,이동 화회사를 통하여 이동 화번호를 획득하고,이

동 화국의 GPS(GlobalPositioningSystem)에 의하여 통계목 으로 조사

상자의 정확한 상주지(usualplaceofresidence)를 악하려는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이 문제에 해서는 독일 연방헌법재 소의 1983년 센서스 헌

결과 GPS를 이용하여,각종 법규 반자의 치탐색이 개인의 기본권이나

정보자기결정권을 반하는가 하지 않은가에 한 집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구체 으로 독일연방재 소는 2005년 4월 12일 결에서,

경찰의 범죄수사에서 GPS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독일헌법의 기본정신을

배하지 않는다고 단하 다.독일연방재 소는 GPS감시체계가 피의자의

인격권(personalityrights)을 훼손할 염려가 있지만,훼손의 정도나 강도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거나 사생활의 핵심 역(Kernbereich,coresphereof

privacy)을 침범한 것은 아니라고 단하고 있다.독일 헌법재 소는 GPS기

술의 용도는 특정 개인의 거주지나 해당 거주지에서의 거주기간에만 국한되

어야 하며,GPS기술을 폐쇄된 방이나 집된 근린지역의 도로에서는 사용

해서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I

본 연구는 1983년 독일의 센서스 헌 결에서,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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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독일헌법의 제1조와 제2조에 의거하여,독일 국민은 자기 스스로 언제

어느 때에 자신의 개인생활에 한 제한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가에 한

권한을 갖는다고 하 다.이 정보자기결정권을 통하여,독일 연방재 소는

1983년 센서스법의 일부조항이 연방정부가 수집한 정보가 지방정부가 이용

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한데 하여 그것을 헌이라고 규정하 다.사실,과

학기술 명의 고도화로 말미암아,특정인에 하여 고도의 개인 특성을 획

득하는 기술 수단은 무궁무진하다고 하 다.특히 독일연방재 소가 주목

하 던 것은 “완 한 개인의 인격 로필”을 구성하기 하여 자동화된 자

료처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지만,정보의 자기결정권은 무제한

으로 남용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국가통계의 작성을 한 개인의 정보자

기결정권에 한 일정정도의 제한이 주어질 수 있다고 단하 으며,이를

하여,독일 연방통계법은 지정통계의 개념을 도입하 고,독일 연방하원은

개별통계에 하여 조사항목을 지정하고,응답의무 는 정보제공의무를 구

체 으로 확인하기에 이르 다. 

⑩ 총조사 실시기 인 통계청은,제1단계의 표본조사와 제2단계의 표본조사

를 기 으로 작성된 공 등록부를 기반으로 작성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조사

객체의 과소범 ,과다범 ,순수한 과다범 를 표본을 추출한 조사구만이

아니라,모든 조사구에 용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최고의 품질기 을 충족하

는 인구,가구,주택의 기본통계에 한 총조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특히,총조사 실시기 인 통계청은 총조사 통계 에서 상주인구와 인

구동태통계를 기반으로 연앙상주인구를 작성하고,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⑪ 총조사 실시기 인 통계청은 제1단계의 표본조사의 사회경제부문의 주제

별 통계에 하여,기본통계의 조사객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총조사 기본통계

데이터베이스에 부합하는 인구,가구,주택에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정책목 이나 학술연구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품질 리 표본조사)①)총조사 실시기 은 총조사의 조사객체에

한 기본통계의 품질을 확보하기 하여,표본추출에 의한 품질 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품질 리를 목 으로 하는 표본조사는 조사표나 CAPI방식 는 개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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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실시한다.이 조사는 통계청이 실시기 으로 되어 있는 사회조

사 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는 다른 표본조사와 결합하여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정보제공의 의무)① 총조사의 제1단계와 제2단계의 표본조사에

하여,추출된 조사구에서 응답자 는 정보제공자로 선정된 모든 사람은 통

계법의 지정통계 규정에 의거하여,정보제공의 의무가 부과된다.

② 총조사의 지실사에서 표본조사의 집계 상이 아닌 자로서 외교 특권,

면책특권,면세특권 등 우 조치의 상자로 외교통상부나 법무부의 신분확

인서를 발 받은 경우에는,정보제공 는 응답의 의무에 하여 유 조치

를 취한다.

③ 총조사의 품질 리 표본조사에 해서는 항의 유 조치를 용하지 않

는다.만약 품질 리 표본조사가 통계청의 다른 표본조사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다른 표본조사에 해서 정보제공의 의무를 용하지 않는다.

제11조 (정보제공의무의 반)① 정보제공의무를 반하는 사람,특히 제1단

계와 제2단계의 표본조사에서는 총조사 실시기 인 통계청이 법집행기 의

력을 얻어서,모든 가능한 수단을 통하여 경고할 수 있다.

② 제1단계와 제2단계의 표본조사에서 통계청이 과소범 와 순수한 과다범

를 조정하기 한 계수를 개발하기 하여, 련 응답자들에게 하고자

노력할 경우,일정하게 소요되는 노력을 과하는 경우에 하여 표본조사의

운 규칙에 의거하여 비용을 산정하고,그에 한 비용을 응답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비용부담액은 자연인(naturalperson)은 물론 그가 법 으로 신하는 자

연인에 해서도 징수한다.

④ 비용부담액을 납부한다고 해도,그것이 정보제공의무에 한 면책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제12조 (종이 조사표와 자 조사표)① 총조사 통계 작성목 의 표본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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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기 한 종이 조사표는 폐쇄된 투를 사용하여 달되어야 한다.

② 표본조사를 실시하기 한 자조사표는 인터넷을 사용하여 실시한다.

자조사표는 상응하는 종이조사표와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표본조사를 자조사표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암호를

사용하고 안 이 보장된 방식(crypticandsecureways)으로 실시되어야 한

다.

제13조 (조사평가와 결과공표)① 등록부조사에 해서는 매년 평가작업을

실시한다.이 조사는 총조사를 본격 으로 실시하기 에도 등록부의 품질을

평가하기 하여 실 수 할 수 있다.

② 사회경제부문에 한 주제별 통계의 품질평가는 재 실시되고 있는 사

회조사와 연계하여 매년 실시하고,순환 표본조사로 실시되는 사회조사에

총조사의 련 조사항목을 추가하여,사회조사의 마이크로 총조사로서의 기

능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14조 (상주인구의 수치)총조사 실시기 인 통계청은 총조사 기본통계를

작성하고,이와 련하여 상주인구의 다음 수치와 련 정보를 상세히 공표

하여야 한다.

(1)상주인구

(2)등록인구

(3)상주인구와 등록인구의 불일치 정도

(4)불일치의 원인(과소범 ,과다범 ,순수한 과다범 )

제4장 조사확

제15조 ( 앙부처, 역지자체의 동작업) ① 정부의 앙부처나 역지자

체는 국 수 는 지역수 에 해서 총조사의 실시기 인 통계청과의

력과 조사확 의 조정을 한 부서를 지정하고,이 부서를 통계청에 통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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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계청은 총조사 실시기 으로서 정부의 앙부처나 역지자체의 통계

담당부서를 기술면에서 지원한다.이 목 을 달성하기 하여,통계청은 매

년 정부의 앙부처와 역지자체의 해당부서를 청하여 조사확 에 한

하여 의하여야 한다.

제16조 (표본조사 확 의 주문)① 정부의 앙부처는 국 수 에서 총조사

지실사에서 표본조사의 확 를 주문할 수 있다.조사문항의 확 는 국제기

,특히 유엔 통계처나 유럽연합의 통계국(Eurostat)의 총조사에 한 원칙

이나 권고사항에 부합되는 것으로 하고,확 주문에 한 조사항목은 응답자

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기존 총조사 표본조사 항목과 유사하지 않는 것으

로, 장기 국가정책에 일차 으로 요성이 있다고 단되는 것이어야 한

다.

② 시도별 역자치단체도, 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지방행정을 목 으로 필

요한 조사항목을 3개 정도는 별도의 조사항목을 추가할 수 있으며,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조사항목에 하여 특정 역자치단체의 수요에 따라 추출표

본의 확 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총조사 실시기 인 통계청은 앙정부나 역자치단체의 표본조사 확

요구에 해서는 지실사의 사정을 감안하여,각각의 주문에 하여 추가비

용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앙정부나 역자치단체의 주문은 늦어도 총조사가 실시되기 1년 에

는 제출되어야 한다.

제17조 (조사확 의 비용)(1)조사확 에 따른 추가 비용은 발주하는

앙정부의 행정부처나 역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며,비용부담의 방식은

사 의하여야 한다.

(2)통계청은 총조사 실시기 으로서,조사항목이나 표본규모의 확 를 발주

하는 앙정부의 행정부서나 역자치단체와 의하여 최종 인 표본확 와

비용부담의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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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자료보호

제18조 (직무상 비 과 비 수 의무)① 통계조사 업무를 임받은 사람은

구나 직무상 비 을 수하고,조사 획득한 모든 정보와 조사문서

자료매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설해서는 안 된다.

② 통계법 제32조와 제33조에 따른 직무상의 비 수 의무는 다른 청에

해서도 유효하다.

③ 직무상 비 을 반하는 경우,서비스 는 임 계가 종결된 후에도 처

벌될 수 있다.

④)조사업무를 임받은 사람은 조사문서와 자료매체의 안 한 운반과 안

한 보 에 필요한 한 기술 이고 조직 인 방안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총조사 실시기 인 통계청은 조사업무를 임받은 민간 조사기 이나 조

직에 하여 문서로 비 유지와 비 수 의무를 인식시켜야 한다.

제19조 (익명화와 익명화)① 조사항목과 개인특성에 한 자료에 해서

는 개인 목 으로 장하거나 처리할 수 없다.

② 건축물과 주택에 한 자료는 국토해양부의 건축물 장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승인된 건축물의 자료 품질을 개선하기 한 목 으로 사용할 수 있

다.

③ 직장 는 학교의 이름과 주소에 한 정보는 기업 사업체 장

(businessandenterpriseregisters)의 품질을 개선하기 한 목 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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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등록부 조사나 지실사의 표본조사에서 획득한 개인특성에 한 자료는

포 범 를 확정하고,자료를 처리하기 한 목 에 해서만 사용이 가능하

다.이상의 개인특성은 등록부 조사의 포 범 를 확정하는 목 으로만 사용

이 가능하고,조사에 참여한 부서 간의 송은 가능하다.개인특성은 제3자

에게 달되어서는 안 되며,제3자가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총조사

통계와 련한 해당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개인특성은 삭제되어야 한다.

⑤ 등록부 조사나 지실사의 표본조사에 획득한 개체식별번호는 익명화

조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 (조사문서와 자료매체의 폐기)「공공기 의 개인정보보호에 한 법

률」[시행 2010.5.5][법률 제10012호,2010.2.4,타법개정]을 반하는 조

사문서나 자료매체는 총조사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고,그것을 바탕으로 총

조사 통계를 작성한 후에는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제6장 결론

제21조 (인구주택총조사 사 비조사에 한 용)인구주택총조사법의 제

16조에 한 경과규정은 본 시행령에 의하여 구체화되며,2015년 인구주택총

조사의 본조사를 비하기 한 사 비조사에 하여 본 시행령의 련

규정의 를 그 로 용한다.

제22조 (종 인구주택총조사 운 규칙의 폐지) 재 시행되고 있는 조사표

를 심으로 운 되는 인구주택총조사 운 규칙은 폐지한다.

제23조 (통계법과 동 시행령과의 계)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구체

사항을 제외하고는,통계법과 동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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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 종합 정책 건의사항

본 장에서는 등록센서스 실시( 정)국가의 경험을 바탕으로,등록센서스

실시를 한 주축자료와 이를 보완하는 행정자료에 하여 검토하고, 법

률 ․제도 기반구축의 일부로 등록센서스 모델 법안을 제시하 다.우리

는 본장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2015년 등록센서스 사 비 작업으로,일

차 으로 2010년 센서스 결과를 통계청이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방법을 모색

하여야 할 것이라고 단하고 있다.주민등록 건축물 장,인구동태,건강보

험,시설입소자 자료로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구 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할 것인가 아니면, 주민등록과 건축물 장의 최신정보를 이용하여 일회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등록센서스 종료 후 폐기 처분할 것인가를 결정해

야 한다.

2015년 등록센서스에서 주민등록과 건축물 장을 제외하고,출입국자료,

시설 수형자 자료,건강보험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지 별로 “activelist”를

만들 수 있을 것이며, 등록자료의 정확성에 해서는 소규모의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편집/보정(editingandimputation)을 실시하는 방법을 활용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는 향후 센서스 운 의 책임기 인 통계청이 공개 으로 등록센서

스법을 싱가포르,독일,스 스,오스트리아처럼 별도로 제정할 것인가 아니

면,아니면 이스라엘, 만처럼 통계법과 통계법 시행령의 형태로 등록센서

스 련규정을 둘 것인가를 공청회 등의 방법을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단한다.어떤 경우이든,통계법에 센서스,바로 인구주택총조사를 지정통계

(指定統計)로 하며,센서스의 개념, 상,특히 인구주택총조사에 한 규정들

이 포함되어야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통계”의 작성에서 통

계조사를 실시하기 에,등록자료의 이용가능성을 일차 으로 검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는 자료 보호에 하여, 정보자기결정권(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의 개념을 원용하는 독일 통계법의 에서 우리나라의

통계법을 개정하고,센서스법을 제정할 것인가 아니면, 싱가포르, 이스라

엘, 만처럼,통계 목 으로 정보자기결정권을 유보할 수 있는 법 장치

를 헌법의 자유권 유보조항을 이용하여,통계법과 센서스법에 삽입할 것인가

를 결정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를 등록센서스에서 이용하고,주택과 가구에 하여 통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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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고유식별번호를 만드는 방법으로 센서스법( 는 센서스 시행령)에 규정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며, “정보 제출 요청서”(requisition)의 형태로 센서

스 조사항목에 한 “정보징집권”(情報徵集權)을 규정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통계청은 인구주택총조사 실시기 으로서,주민등록,건축물 장 등 행정

자료 리기 에 하여 등록센서스 데이터베이스 보완을 하여 행정자

료 제출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통계청이 주민등록의 과다

(excess)특히 순과다(netexcess)를 검하고자 할 때, 해당 주민등록에

하여 이동 화회사(를 통하여 거주지 치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통계법(과 통계법 시행령) 는 센서스법 (과 센서스 시행령)에 포함하여야

한다.

특히.본 연구는 등록센서스를 2015년에 사 이행작업으로서 철 한 비

가 필요하기 때문에,이에 한 이행조치로서 가능하면 빨리 본 모델법안에

포함된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련법을 국회에서 조기

에 통과시키고,동 시행령을 제정하여,법과 시행령에 근거한 2015년 센서스

의 비작업,특히 센서스 사 조사(censustest)와 센서스 시범 행조사

(censusrehearsal)를 하는데 장애요인이 생겨나지 않도록 사 차를 단계별

로 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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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등록센서스 추진을 한 2010년 총조사

사후조사의 활용방안

제1 머리말

우리나라의 통계청은 향후 5년간에 걸쳐 통 근방식에서 행정자료와

그것을 보완하는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인구주택총조사

의 패러다임 변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목 을 하여 몇 가지

한 실험을 하게 될 로드맵(road map)을 작성하고 있다.통계청은 우선

2010년 11월 1일 0시(자정)을 기 으로,한반도에서 한민국의 주권이 행사

되는 모든 지역을 상으로 통 센서스,곧 조사표(interview schedule)와

지실사(fieldoperation)를 토 로 하는 센서스를 실시하고,이를 검증하는

사후조사를 실시하여 등록센서스의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할 정으로 되어

있다.통계청은 2015년에는 통 센서스의 모집단 체를 집계하는 조사표

를 행정자료로 체하고,행정자료로 체가 불가능한 센서스 항목에 해서

는 별도의 표본조사를 실시한다.한마디로,우리나라에서 2015년에서 실시되

는 새로운 센서스는 부분 으로 등록센서스를 추진하기는 하지만,"센서스

패러다임의 환"(greatshiftincensusparadigm)이라 불러 마땅할 것이

다.

본 장은 향후 5년간에 걸친 센서스 패러다임의 환을 한 로젝트에

서,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사후조사를 2015년 등록센서스 작업을 추진하

는데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조사표를 기반으로 하는 통 센

서스나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등록센서스이든 어느 쪽이든 계없이,센

서스 자료의 품질은 국가통계시스템(nationalstatisticalsystem)에 한 국민

의 신뢰와 이해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단히 요한 요소이다. 통 센서

스에서 센서스 평가의 목 은 일반 으로 통계이용자에게 센서스 본조사 자

료에 한 공 신뢰를 구축하고,조사표 센서스에 포함될 수 있는 오류를

확인하여,통계 이용자에게 명백한 메시지를 달하는 것이다.한편,등록센

서스에서는 통 센서스에서 조사표 조사라는 본조사에 해당하는 행정등

록자료 데이터베이스를 평가하는 목 은 조사표를 신하여 사용하는 행정

등록자료 데이터베이스가 조사모집단을 표하는데 있어서 어떤 종류의 오

류를 포함하고 있으며,만약에 포함된 오류가 조사모집단의 특성을 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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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한 것이라면,그 데이터베이스를 보완할 수 있는 세련된 방법론을 개

발하는 것이 인구주택총조사를 포함한 국가통계의 반 품질을 개선하는

데 필수 인 요소가 될 것이다.

일반 으로,조사표 방식의 통 센서스나 행정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이

용하는 등록센서스의 어떤 경우이든,인구주택총조사는 결코 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그 이유는 센서스 운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많은 종류의 오

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이러한 오류는 통 센서스와 등록센서스의 경우

명칭을 약간 달리하기는 하지만, 통 센서스의 용어법을 그 로 사용한다

면,그것은 범 오차(coverageerror)와 내용오차(contenterror)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범 오차는 센서스 조사표(censusquestionnaire) 는 통

계 등록 장(statisticalregister)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센서스 모집단의 객체

에 해당하는 인구,가구,주택을 락하거나 복하는 경우 는 센서스 모

집단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 인구,가구 주택을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모집단의 포 범 가 정확하게 규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오차이다.

,내용오차는 센서스 조사표의 집계결과나 통계 등록 장의 데이터베이

스에 기재되어 있는 인구,가구,주택의 특성이 방문조사의 불철 나 행정자

료의 오류로 인하여 잘못 기재되어 발생하는 오차를 가리킨다.

통 센서스를 실시하는 국가들은 물론,북유럽이나 최근에 등록센서스

를 실시하 거나 실시 정으로 되어 있는 싱가포르,이스라엘, 만,독일,

스 스 등은 센서스의 품질을 개선하기 하여,센서스 조사표나 행정자료의

포 범 와 특정유형의 응답내용의 오류를 평가하기 하여 다양한 방법들

은 개발하여 왔다.이들 방법은 다양한 행정등록 자료들의 내 일 성 는

정합성(internalconsistency)을 검하는 품질확인 방법론을 포함하며,종

의 센서스, 행 가구조사, 는 행정자료 특히 등록센서스의 주척인 공

장부와 조사표 센서스 자료의 비교 등을 포함한다.한편,인구균형방정식에

기반을 둔 인구분석(demographicanalysis)과 센서스 사후조사는 통 센

서스에서 센서스 조사표의 자료를 평가하기 한 단히 요한 기법이 되

기도 하 다.물론, 통 센서스에 사용된 인구분석과 사후조사는 등록센

서스를 추진하기 하여 비작업을 하는 국가들의 경우에는,인구분석이나

사후조사의 결과를 행정자료 특히 등록센서스 데이터베이스의 백본에 해당

하는 주민등록시스템이나 건축물 장의 정확성을 검하거나,이들 등록정

보의 품질을 개선하는데 사용할 수 있음은 두말할 나 가 없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인구주택총조사는 통 센서스로 실시되기 때문

에,먼 유엔이 통 센서스를 실시하는 국가들을 하여 마련한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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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후조사 매뉴얼(Post-EnumerationSurvey:OperationGuidelines)에 설정

된 기본원칙과 권고사항에 나와 있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자료평가 방법에

련된 용어를 일차 으로 서술하기로 한다(Whitford and Banda,2001;

UnitedNations,2010).

다음은 우리나라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실시부서인 총조사과와 별도로

통계청에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통계개발원이 2010년 12월에 실시하

기로 한 사후조사 계획의 반 특징을 검토하기로 한다.이들 국의 센서

스 범 조사 방식과 이스라엘의 센서스 표본조사 방식을 토 로 하여,우리

나라의 2010년 총조사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한 사후조사의 결과를 2015년

등록센서스 추진을 하여 활용하는데 필요한 기본 원칙과 권고사항을 제

시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통 센서스를 실시하여,센서스 조사표의 락이나 복을

보완하여 OneNumberCensus라 불리는 특이한 인구통계를 작성하는 국

의 사후조사 방식과,행정자료 특히 인구 장(PopulationRegister)을 보완하

여 작성한 통합행정 일(IAF,IntegratedAdministrativeFile)의 포 범 와

통합행정 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센서스 조사항목에 한 정보를 얻기

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이스라엘의 사후조사 방식을 검토한다. 이 두

나라의 진행방식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사후조사와 같은 표본조사가

등록센서스를 하여 어떻게 슬기롭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도움

이 될 것이다.

제2 센서스 평가 방법론의 개

여기서는 센서스,구체 으로 센서스 데이터베이스의 평가를 한 오차의

종류와 방법론을 개 하고,검토되는 방법론의 장 과 단 을 센서스 사후조

사를 심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1.센서스 오차:범 오차와 내용오차

센서스에서 통방식,등록방식 는 이들을 조합하는 통합방식을 이용하

든 집계결과의 오차는 다양한 이유로,가령 잘못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

거나 수집된 자료를 잘못 처리함으로 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다. 통 센서

스 방식에서는 조사표,조사지침,교육자료,조사 차 등의 오류 때문에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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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센서스 설계 자체가 오차의 원천(source)가

될 수 있다.한편,행정자료를 이용하는 센서스에서 데이터베이스의 백본에

ㅙ당하는 행정자료는 물론 보완 인 행정자료의 오류 때문에 다양한 오차가

생겨날 수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한마디로,센서스는 어떤 방

식을 선택하든 계없이,그 자체가 규모의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이기 때

문에 발생하는 각종 오차는 불가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범 오차(coverageerror)는 센서스 실시과정에서 인구,가구,주택 등 조사

객체를 빠뜨리거나 복하거나 는 포함하지 말아야 할 객체를 포함함으로

해서 생겨나는 과소집계(undercount) 는 과다집계(overcount)를 가리킨다.

한편,내용오차(contentserror)는 조사객체인 인구,가구,주택에 하여 보고

된 특성의 오류를 가리킨다.범 오차와 내용오차는 모두 조사모집단의 특성

별 분포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범 오차는 앞에서 언 한 것처럼, 락, 복,잘못된 포 범 로 인한 과

다집계로 구분되는데,이들 오차는 연령,가족 계,혼인상태 등의 조사객체

인 인구의 특성에 한 자료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오차이다.

가. 락

센서스에서 락(omission)은 센서스 조사표의 집계나 주민등록 는 건축

물 장과 같은 핵심 행정자료의 등록작업에서 주택,가구,사람을 빠뜨림으

로 해서 발생하며,이것은 해당 단 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나 사람이 센

서스 집계과정이나 행정자료의 등록작업에서 빠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가령,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에서 인구의 락은 센서스 기 일 이

에 출생한 신생아에 한 자료를 제 로 업데이트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

며,건축물 장에서 주택의 락은 신도시 건설과정에서 신규로 공 된 아

트나 단독주택에 한 자료를 제 로 업데이트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등록센서스의 행정자료에서 주택 특히 신규로 건설된 주택

이 락되는 것은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이해당사자가 정확한 시 에 해당

청에 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통센서스의 집계작업에서 주택이 락되는 주(主)원인은 조사구

설정작업에서 해당 주택이 센서스 상지역에 포함하지 못하거나,조사원의

지실사에서 잘못된 조사구 요도로 말미암아 범해지는 실수로 일어날 수

있다. 단 주택이 집계 상에 들어있다고 하더라도,해당 주택에 거주하

는 사람을 빠뜨리게 되는 것은 해당 가구원의 일부 는 부가 센서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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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해당 주택에서 잠을 자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 정보제공

자가 특정 가구원을 불가피하게 는 의도 으로 집계 상에서 제외하는 것

으로,해당 주택에 불규칙 으로 머물러서 직 인 연 을 맺고 있다고

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 복

우리나라가 2015년의 등록센서스를 비하는 작업에서는 복집계

(duplicatedenumeration)에 하여 그리 많은 자원을 투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사실, 부분의 등록센서스 실시( 정)인 국가에서 주민등록이나 건

축물 장과 같은 행정자료의 경우는 주택,가구,사람이 복해서 등록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그러나 독일,오스트리아,스 스가 같은 일부 국가에서

는 인구 장(populationregister)이 기 지자체 수 에서 리되기 때문에,

센서스 집계의 모집단으로 기 지자체의 인구 장을 앙인구 장(central

population register)으로 통합하게 되는 작업에서,주(主)거주지(primary

residence)와 부(副)거주지(secondaryresidence)에 이 으로 등록된 사람들에

해서는,주(主)거주지만을 인정하여, 복집계를 피하는 행정자료의 정비작

업이 필요하다.

통센서스에서 복(duplications)은 사람,가구,단 주택이 2회 이상 집

계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복집계는 조사원의 업무 복,곧 조사구 설정작

업의 오류나 방문조사 사 조정의 오류로 2명 이상의 조사원이 동일 조사구

를 방문함으로 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일반 으로, 통센서스에서

락건수는 복건수보다 많으며,이 때문에 센서스 집계는 순과소집계(net

undercount)가 흔히 발생한다.

다.잘못된 포 범

잘못된 포 범 (erroneousinclusion)는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등록센서스

에서 과다집계(overcount)를 야기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주택,가구,사람

에 한 등록정보가 주기 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아서,행정자료의 데이터베

이스가 센서스 시 에 실과는 동떨어진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가령,센서스 기 일자 이 에 사망한 사람에 한 정보를 신고책임자가 정

보를 제때에 제공하지 않거나 행정자료 리기 이 제공된 정보를 시에

업데이트하지 않을 때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의 잘못된 포 범 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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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집계가 발생한다. 주민등록 데이터에서 해당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

역으로 출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출입에 한 정보를 시에 제공하지

않거나 출입 정보가 시에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행정자료 리기 이

시에 련 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한다.이와 비슷한 포

범 의 오류로 인한 과다집계는 가구원은 물론 가구 체에 해서도 일어

날 수 있다. ,주택의 경우에는 노후화된 주택의 멸실(滅失,demolition)에

한 정보가 제 로 보고되지 않거나 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시에 련정

보가 업데이트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통센서스에서는 잘못된 포 범 란 마땅히 조사 상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객체인 인구,가구,주택이 조사 상에 들어가서,잘못된 장소에서 조사되

어 결국은 해당지역의 조사객체인 인구,가구,주택이 과다집계되는 결과를

래하는 것을 가리킨다. 통 센서스에서도,포 범 의 오류로 인한 과

다집계는 센서스 기 일 이 에 사망한 사람이나 센서스 기 일 이후에 출

생한 사람을 포함하는 것을 말하며,센서스 기 일 이 에 출한 사람이나

센서스 기 일 이후에 입한 사람을 포함하여 해당지역의 인구를 조사하는

것도 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총오차와 순오차

센서스의 총범 오차(grosscoverageerror)는 복,잘못된 포 범 , 락

등 범 오차를 구성하는 3개 요소의 총합을 가리키고,순범 오차(net

coverageerror)는 과다집계와 과소집계의 차이를 말한다. 부분의 경우,순

범 오차는 마이 스(-)값을 취하는데,그것은 과소집계가 과다집계보다 크

기 때문이다.한편,범 오차와 련하여,센서스 총범 오차는 락된 인구

의 총수와 포 범 의 오류로 인하여 과다집계된 인구의 총수로 구성된다.

센서스의 순범 오차를 측정할 때,우리는 락은 인구규모를 과소추정

(underestimation)하게 되고, 복이나 잘못된 포 범 는 인구규모를 과다추

정(overestimation)하기 때문에,실제 분석에서는 이러한 오차유형을 히

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센서스에서 순과소집계(netundercount)는

락으로 인한 과소집계가 복이나 잘못된 포 범 로 인한 과다집계보다

클 때 발생한다.한편,순과다집계(netovercount)는 복이나 잘못된 포 범

로 인한 과다집계가 락으로 인한 과소집계보다 클 때가 발생한다.

2.센서스 평가방법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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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과 방법론의 분류

센서스 오차의 종류

범 오차 내용오차
총오차 순오차 총오차 순오차

단수의 자료원
센서스자료의 인구분석 x x

상호침투분석(센서스의 일부) x x

복수의 자료원
(i)매칭 는 자료연계 연구

-센서스 사후 매칭 x x
-재조사 x x

-기록 조법 x x x x
-기존 가구조사와의 조작업 x x x x

-센서스 사후조사 x x x x

(ii)매칭 이외의 연구
-종 센서스를 이용하는 인구분석 x x

-행정자료( 는 보고통계)비교연구 x x
-기존 가구조사 비교연구 x x

Source:U.S.BureauoftheCensus,EvaluatingCensusesofPopulationand

Housing(1985).

<표 9-1>센서스 자료의 오차를 평가하기 한 방법론의 분류

등록센서스의 백본에 해당하는 행정자료나 통 센서스의 조사표 자료를

평가하기 하여 사용하는 무수히 많은 방법론이 있는데,그것은 복되는

부분이 많지만, 요한 것으로는 인구분석(demographicanalysis), 행 조사

표 센서스와 련하여 이용되는 비교검토 작업,가령 센서스 자료와 기존 표

본조사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사회조사 등의 통계청이 주 하는 지정통

계)의 비료검토와 통 센서스에서 본조사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하여 개

발된 사후조사를 들 수가 있을 것이다.물론,등록센서스에서 사용되는 행정

자료,특히 주민등록과 건축물 장의 자료를 센서스 조사항목과 비교 검토하

는 경우에는,비교검토 작업이 센서스 본조사(mainsurvey)의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고,센서스 표본조사에 해당하는 사후조사(PES,post-enumeration

survey)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주민등록이나 건축물 장의 자료를 센서스

사후조사의 결과와 비교검토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에,그것은 추후에 진행하

게 될 센서스 본조사의 자료를 검토하기 한 비연구로서 그 자체 인 의

미가 결코 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먼 , 통 센서스이든 등록센서스이든,해당 데이터베이스(행정등록자료,

조사표 자료의 집계결과)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통계기법의 정치도(精緻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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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요구사항,평가의 품질 등에서 차이가 있음을 지 한다.센서스 데이터

베이스의 평가방법을 3가지 기 곧 (1)해당 방법에 이용되는 자료원(data

source)만이 단수로 하나뿐인가,(2)매칭 는 자료연계(datalinkage)를 목

으로 복수의 자료원을 필요로 하는 방법인가,(3)측정되는 오차의 종류가

범 오차인가,내용오차인가, 는 양자 모두인가 등으로 구분하여,<표 6-1>

에 제시된 분석틀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센서스 자료,바로 그것이 행정자료의 데이터베이스이든 통센서스의 조

사표 자료이든,그것을 평가하기 한 정보가 그 자체의 자료에서 나온 것이

라면,그것은 단수의 자료원(singlesourceofdata)가 될 것이고,미국 센서

스국은 이에 련된 방법으로 (1)인구균형방정식(population balancing

equation)을 이용하는 인구분석(demographicanalysis)과 (2)센서스 운 의

일부로 실시되는 상호침투 인 하 표본 연구를 들고 있다.물론,행정자료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두 번째의 방법이 사용될 수 없고, 통 센서스

라고 하더라도 센서스 본조사의 결과만을 이용하는 평가방법은 그 자체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센서스 자료를 평가하기 한 정보가 통 센서스의 경우에는 센서스

본조사와는 별도의 것이 되고,등록센서스의 경우에는 센서스 데이터베이스

를 구성하는 주축 행정등록 자료가 아닌 별도의 행정자료나 표본조사를 실

시하는 경우에는,다양한 평가방법을 구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두 개

이상 복수의 자료원(datasource)을 이용하는 방법론은 다양한 종류의 오차

가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하는데 효과 이다. 통 센서스에서는 이 범주에

드는 평가방법으로,우선 매칭 는 자료연계 연구방법에 속하는 것으로 센

서스 사후조사,기록 조법,기존 가구조사와의 비교를 통한 연구방법이 있

으며,매칭 는 자료연계 방법이 아닌 것으로는 종 센서스를 이용하는 인

구분석,행정자료 집계결과와의 비교연구,기존 가구조사 집계결과와의 비교

연구를 들 수 있다.

가.센서스 데이터베이스의 인구분석

통센서스의 본조사 결과나 등록센서스의 행정자료 데이터베이스는 인구

분석을 실시하여,출생․사망건수에 한 동태등록시스템이나 법무부의 출입

국 리본부가 리하는 국제인구이동에 한 인구이동통계시스템 는 통계

청이 리하는 주민등록인구이동통계와 같은 인구통계시스템의 자료와 비교

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인구분석의 코호트요인법(cohort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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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은 생명표의 생존율,연령별출산율,센서스 간 국제인구이동 추정건

수는 물론 종 에 주기 으로 실시된 센서스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한다.출

산력,사망력,인구이동의 수 이나 연령별 변화패턴에 한 추정결과는

재 인구를 바탕으로 다음 센서스 시 을 기 으로 장래인구를 추계하는데

사용되고,이때 추계된 장래인구는 등록센서스에서는 주민등록자료를 바탕으

로 새로이 작성된 통계 등록 장에 보 된 자료와, 통센서스의 경우에는

센서스 본조사를 통하여 집계된 자료와 비교된다.

인구분석과 련된 하나의 방법은 통센서스의 경우에는 종 에 주기

으로 실시된 센서스의 집계결과를,등록센서스의 경우에는 행정자료 데이

터베이스의 집계결과에서 연령별 인구분포를 비교하는 것을 포함한다.이 경

우에는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범 하게 사용된다. 통

센서스의 경우에는 두 시 의 센서스에서 집계된 연령별 인구와 센서스 연

도간의 연령별 사망건수를 이용하는 코호트 생존율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통센서스의 포 범 를 추정할 수 있다.물론,등록센서스에서도 두 시

의 행정등록자료 데이터베이스에서 연령별 인구를 집계하고,두 시 간의 연

령별 사망건수를 이용하여 코호트 생존율에 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행정

등록자료 데이터베이스의 포 범 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통센서스에서는 일반 으로 재 실시된 인구특성은 인구동태통계 시스

템과 같은 별도의 자료원에서 나온 특성과 비교 검토를 하는데,이 경우에는

종 센서스의 인구통계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하는 장래인구추계와 같은 별

도의 인구모형이 필요하다. 통 센서스의 품질이나 등록센서스의 행정자

료에 한 품질을 평가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해서는,성별,연령집단,연령

코호트에 한 자료를 이용해야 한다. 하나의 를 들면,연령별 인구피

라미드는 표 인 인구분석 방법이며,안정인구 모델은 출산율이나 사망률

이 상 으로 안정되어 있고,국제인구이동이 별로 없는 폐쇄형 인구에서는

센서스 자료의 품질을 평가하는데 이용 가능한 분석기법이다.

나. 통센서스 자료의 상호교차 연구

이 방법은 통센서스의 모집단 임에서 모집단의 특성인 모수를 정확

하게 추정할 수 있는 몇 개의 하 표본을 동일한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여기서 센서스 담당자(집계요원,코딩요원,자료입력요원 등)의 센

서스 요원의 할당은 무작 로 실시한다.이 방법은 센서스 자료의 내용오차

에 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센서스의 품질을 평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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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도움을 수 있다.

센서스나 표본조사에서,표본추출과 련되지 않은 이른바 비추출오차

(non-samplingerror)는 서로 다른 집계요원을 사용하여,정보를 획득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따라서 서로 다른 집계요원

들이 그룹별로 해당 하 표본을 집계하고,서로 다른 제표요원들이 다시 그

룹별로 그 하 표본에 하여 제표작업을 하게 되면,하 표본들의 추정결과

에 한 비교연구는 센서스 결과에 한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이러한 결과는 장래의 센서스나 규모 표본조사의 운 방

식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등록센서스에서는 상호침투 인 하 표본을 선정하여 행정자료의 내용오차

를 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실제로 행정자료에 한 정보제공자는 이해당

사자이기 때문에, 통 센서스와 같이 장집계요원이 개입될 여지는 존재

하지 않으며,필요에 따라서 일정 정도는 코딩요원이나 자료입력요원에 해

서는 상호침투 인 하 표본을 선정하여,등록센서스 행정자료의 데이터베이

스의 하 표본에 하여 내용오차를 검하는 것은 방법론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기록 조법

이 기록 조법(recordchecks)은 등록센서스에서 주민등록이나 건축물 장

과 같은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인구주택총조사의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방법이다.물론,등록센서스의 행정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에

서는 행정자료 간 기록 조법이 많이 이용되고,행정자료를 주축 행정자료

(backbonedata)와 보완 행정자료(auxiliarydata)로 구분하여,주축 행정자

료에 포함된 정보가 범 오차나 내용오차가 극소화될 수 있는 방법을 사용

하기도 한다.물론,주축 행정자료의 기록에 하여 오차를 검할 수 있는

보완 행정자료가 쉽게 구해질 수 없는 경우에는,행정자료의 정보를 보완

하기 한 별도의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결국,본 연구에서 등

록센서스 추진을 하여 2010년 센서스 사후조사의 활용방안을 연구한다는

것은 2010년 센서스의 본조사가 아니라,2010년 센서스 시 에서의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의 다양한 오차유형을 검하는데 2010년 센서스 사후조사를

하나의 표본조사로서 활용하는가를 검할 것인가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통센서스에서는 센서스 본조사의 기록들을 동태통계자료나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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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시 에서 참고할 수 있는 행정자료의 기록들과 매칭하여 비교 검토된다.

이러한 방식의 센서스를 실시하는 나라는 주로 남부유럽의 이탈리아와 스페

인으로,흔히들 이러한 통센서스를 행정등록자료 특히 인구 장이나 건축

물 장의 지원을 받는 센서스,곧 “등록보조 센서스"(register-supported

census)라고 불린다.물론,등록보조 센서스는 장기 으로 ”등록기반 센서

스“(register-basedcensus)로 이행할 비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이

탈리아는 2010년의 통센서스를 마지막으로 2020년에는 등록센서스와 이를

보완하는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이른바 ”통합센서스“(integrated census)로

이행 비를 하고 있다.

통센서스에서 기록 조법을 용하기 하여 사용하는 행정자료에는

종 센서스,출생등록,학 부 등록,유권자 등록,사회보장 등록,입국자(이

민)등록,내국인 는 시민 등록증 등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며.범

오차와 내용오차는 이들 자료와 비교를 통하여 검토된다. 통센서스의 포

범 를 평가하기 해서는 (1) 통센서스의 목표 모집단(target

population)이 부분 행정자료 시스템의 포 범 가 일치하여야 하며,(ii)

통센서스와 행정자료 시스템이 상호 독립 으로 운 되어야 하며,(iii)행

정자료 시스템에 포함된 정보 곧 변수의 리스트가 정확한 매칭 곧 자료연계

를 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해야 한다는 것이다.센서스 본조사의 내용

오차를 평가하기 해서는,행정자료 시스템은 연령,성별,혼인상태,교육,

소득 등의 변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변수 항목의 정의는 동일한 것이거

나 최소한 상당정도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이러한 기록 조법을

사용한 국가들은 덴마크,핀란드,네덜란드,이스라엘,이탈리아,노르웨이,

스웨덴,덴마크, 만 등의 100% 완 한 등록센서스를 실시하여 왔거나 행정

자료를 이용하여 등록센서스를 부분 으로 실시하고 행정자료에 없는 조사

항목을 표본조사로 보완하는 통합센서스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이며,여

히 통센서스를 고수하고 있는 나라들 에는 캐나다,과테말라,온두라스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4.기존 가구조사와의 비교연구

통센서스의 본조사 결과나 등록센서스의 행정자료 데이터베이스의 범

오차와 내용오차를 평가하기 하여,가구 는 개인의 확률표본이 센서스

본조사나 행정자료 데이터베이스의 조사항목과 동일한 개념으로 정의된 조

사항목을 포함한다면,그 표본조사를 사용하는 것이 사용하는 것이 이론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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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능할 것이다.그러나 다음에 설명하는 센서스 사후조사(PES)는 통센

서스의 본조사 결과를 평가하기 한 목 으로 특별히 설계된 것이며,센서

스 사후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가구조사의 결과를 센서스 본

조사의 평가목 으로 사용할 수 있겠는데,여기에는 가구조사의 실시시 이

센서스 실시시 과 비슷해야 하며,센서스 본조사와 가구조사의 운 방식이

상호독립이어야 하는 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추가 으로 센서스 본조

사 결과의 내용평가를 하여 두 조사 간에는 정확한 매칭작업을 실시할 수

있는 동일한 정보가 충분해야 한다는 조건도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통센

서스를 실시하는 국가는 물론 등록센서스를 실시하는 국가에도 각종 통계조

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통센서스의 본조사나 등록센서스의 행정자료 데이

터베이스를 평가하기 한 통계조사의 제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는 그리

많지를 않으며,이 때문에 통센서스의 센서스 사후조사를 실시하거나 행정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평가하기 한 별도의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

다는 것이다.

4.센서스 사후조사의 개

앞에서 언 한 것처럼, 통센서스의 평가사업의 일차 목표는 센서스 조

사항목의 일부에 하여 범 오차와 내용오차의 원천과 크기를 결정하는 것

이다. 통센서스를 실시하는 부분의 국가에서는 센서스 사후조사를 하나

의 독자 인 로그램으로 운 하고 있는데,그 이유는 센서스 본조사의 결

과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포 이고 신뢰도가 큰 정보를 수록한 독자 인

자료원(datasource)이 그리 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유엔의 인구주택총조사 원칙 권고사항(UnitedNationsPrinciplesand

RecommendationsforPopulationandHousingCensuses)제2개정 (United

Nations,2008)에 의하면,센서스 사후조사는 인구,가구,주택 등의 센서스

모집단의 표표본(representativesample)을 완 히 재조사하는 것으로,사후

조사에서 집계된 조사객체를 센서스 본조사에서 집계된 조사객체와 매칭하

여 련 조사항목을 비교하는 것이다.비교 검토의 결과는 일차 으로 센서

스 본조사의 범 오차나 내용오차를 측정하기 하여 사용한다. 재,우리

나라를 포함한 상당수의 국가들은 센서스 사후조사를 센서스 본조사의 범

오차를 평가하는데 많은 자원을 할애하고 있다.범 오차는 센서스 본조사에

서 락되었거나 잘못된 포 범 의 설정으로 인하여 과다집계된 조사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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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사람,가구,주택( 는 단 주택)의 규모를 가리킨다.한편,내용오차는 센

서스 본조사에서 선정된 조사항목의 응답이 얼마나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

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국가통계시스템으로서 센서스 본조사의 품질을 측

정하는 근거자료가 된다.

일반 으로,센서스 본조사에 포함된 오류의 크기나 방향에 한 평가작업

은 통계 이용자에게 센서스 본조사의 정확도와 신뢰도에 한 정보를 제시

한다는 에서 필요한 로젝트이며,센서스 본조사의 결과에 하여 한계를

명시함으로 해서 센서스 본조사 결과를 명하게 해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물론, 국과 같이 통센서스를 실시하는 국가는 물론이고,등록

센서스를 실시하는 국가에서도 센서스 사후조사를 실시하여,포 범 에

하여 보정되어야 할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통센서스의 본조사 결과나

등록센서스의 행정등록 데이터베이스를 보완하며 통계이용자들에게 제공한

다.

결론 으로, 통 센서스를 실시하는 많은 국가에서는 센서스 본조사를

평가하기 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제 로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센서

스 사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가령,인구분석을 실시하여 센서스 본

조사의 결과를 평가하기 해서는 인구변동의 구성요인,곧 출산력,사망력,

인구이동을 추정하여야 하며,그러한 작업을 실시하기 하여 신뢰도가 높은

인구동태자료와 출입국자료가 필요하다.통계 으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

는 구미 선진구에도서도,이러한 자료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포

인 인구동태시스템과 세련된 인구분석이 가능한 경우에도,센서스 본조

사를 평가하는 도구로서 여 히 센서스 사후조사는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상호교차 연구나 가구조사 결과를 통 센서스의 본조사 결과를 평가하

기 해서는 해당 국가가 선진 인 표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그러나 부분의 통 센서스를 실시하는 국가는 그러지

를 못하며,이 때문에 센서스 사후조사를 실시하여 통 센서스의 본조사

결과의 범 오차와 내용오차를 평가하는데 사용한다.그러나 센서스 사후조

사도 다른 표본조사와 마찬가지로 표본추출을 효과 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실시과정도 엄격한 기 을 용하여야 하며,매칭작업을 엄격히 실시하며,

이것을 바탕으로 각종 추정과 보정작업을 체계 으로 진행하여야 하며,이러

한 차를 제 로 수하지 않으면 정확도와 신뢰도가 높은 결과를 산출할

수 도 없고,그러한 표본조사는 장차 등록센서스를 구상하는 국가들의 경우

에도 행정등록 자료의 범 오차나 내용오차를 검하는데 사용할 수 없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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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말할 나 가 없다.

다음에는 통센서스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측정하기 하여 사용하는 사후

조사의 수리 ․통계 측면을 설명하여, 통센서스의 평가에 사용되는 각

종 방법론의 강 과 약 을 간단히 언 하고자 한다.

6.각종 센서스 평가방법의 강 과 약

<표 9-1>에 제시된 단수의 자료원을 사용하는 방법론은 복수의 자료원을

사용하는 방법론보다 등록센서스의 행정자료이든 통센서스의 본조사 자료

이든 계없이,센서스 자료에서 오차의 크기와 유형에 한 정보의 제공량

이 그리 크지 않다.가령, 통센서스의 결과나 행정자료의 품질에 한 일

차 정보를 제공하는 성․연령별 분포에 한 분석은 범 오차와 내용오차

에 상 기여도에 한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지는 않는다.다만,이들 방

법은 평가목 으로 수집되어야 할 추가 인 자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며,

시간과 에 지를 낭비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세련된 매칭작업도 필요하지

않는 것이 장 이 될 것이다.단수의 자료원을 이용하는 평가방법은 센서스

사후조사와 같은 평가방법을 보완한다는 에서도 유의미한 방법이라고는

할 수 있다.

인구균형방정식을 이용하는 인구분석(DA,demographicanalysis)은 추가

인 자료를 수립할 필요가 없으며,통계청에는 인구동태통계 시스템이 정비되

어 있고 통계청의 인구통계를 담당하는 인구동향과의 직원들이 인구균형방

정식을 이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비용 비 효율성이 단히

큰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반 으로,단수의 자료원을 이용하는 방법론

의 한계는 자료원에 내재하는 오차의 유형이나 규모에 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이다.

상호침투 인 하 표본의 연구는 표본설계가 제 로 이루어지고 조사가 체

계 으로 실시된다면,그 결과를 통하여,총오차에서 요인별 오차의 상

기여도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이러한 정보는 각종 오차의 산출에 기

여하는 센서스 운 차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장요원이 많아야 하

며,집 인 훈련이나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에서 비용 면에서 효율

성이 떨어지는 센서스 평가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통 센

서스의 평가작업에는 사용될 수 있겠지만,등록센서스의 평가작업에는 합

성이 거의 없는 센서스 평가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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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스 사후조사는 통 센서스를 평가하는 독자 인 방법으로,이 방법

을 성공 으로 용하기 해서는 한 인력과 산의 투입이 제되어야

한다. ,센서스 사후조사가 센서스 평가방법으로 효율성을 극 화하기

해서는,사회조사의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표본설계가 센서스 본조사와는

독립 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조사실시도 센서스 본조사와 독립 인

방식으로 체계 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등록센서스의

행정자료의 범 오차와 내용오차를 검하는 작업과 마찬가지로, 통센서스

의 본조사 결과를 제 로 검하기 해서는 매칭작업이 단히 복잡한

차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센서스 평가작업에서 매칭작업을 실시하는 연구가 매칭작업을 실시하지 않

는 연구에 하여 갖는 주요 강 은 범 오차와 내용오차에 하여 별도의

추정결과를 산출한다는 것이다.반면,매칭작업을 실시하지 않는 연구는 단

주택,가구 는 자연인 등 조사객체를 하나하나의 단 로 하기보다는 일

들 객체에 하여 특정 속성변수에 따라 집계한 센서스 결과를 검토하기 때

문에 센서스 순오차(netcensuserror)에 한 순오차의 추정결과만을 제공할

수 있다.매칭작업을 실시하는 연구들은 성․연령별 인구분포와 같은 극히

제한된 특성을 제외하고는 평가연구를 하기 힘든 매칭 이외의 연구들보다

훨씬 많은 특성들을 비교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매칭작업이 실시되는 연

구들의 경우에는 고도의 통계 ․수리 기법이 요구되며, 리목 의 인력

이나 산이 자원으로 투입되어야 하고,특히 추정과정에서 이론 가정이

충족되지 않으면,평가결과에 다양한 편향이 발생하는데,(1)응답상 편향

(responsecorrelationalbias)(두개의 원천자료가 충분히 상호독립이라는 조

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한다)(2)매칭 편향(matchingbias)(잘

못된 매칭이나 불완 한 매칭 규칙 때문에 발생한다)(3)이상 편향(out-of

scopebias)등이 그러한 편향의 부분을 설명하여 다.

요약하면,사후조사의 실시 여부와 계없이 인구균형방정식에 입각한 인

구분석은 일반 으로 사용되는 센서스 평가방법이기 때문에,센서스 평가를

목 으로 사후조사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한 결정은 센서스 시 에서

이용 가능한 인구통계 데이터베이스의 다양성과 그 품질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출산력,사망력,인구이동의 수 이나 추이에 한 정확한 자료가

센서스 평가작업에서 인구분석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는 제조건이 된다.

일반 으로, 통센서스를 실시하는 국가에서 국제인구이동,공 단기 이동

이나 장기 이동에 한 자료는 품질이 좋다고 평가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인구분석만을 사용하여 센서스 평가작업을 실시하는데 그 효율성에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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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되는 인구 제외되는 거처

○ 해외 취업․취학 인 사람

○ 외교 ,외국정부 는 국제기구

등에서 공무로 체류 인 국내거주

외국인 그 가족

○ 국내주둔 외국군인․군속 그 가

족 등

○ 국군, 투경찰(경찰청 해양 경

찰청)의 병 막사

○ 교도소,소년원,구치소,경찰서

용감방 등 시설

○ 외국군 의 병 막사

○ 조사 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이

살고 있는 거처 등

<  9-2>  2010  주택 사에  는  거처

있다.인구분석은 흔히들 직 센서스 자료를 이용하는데,그 센서스의 범

오차나 내용오차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조사를 통한 통센서스의 평

가방식이 센서스 오차를 평가하는데 단히 효과 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

다.물론,여기에서 사후조사를 통센서스의 정확성이나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채택한다고 하더라도,인구동태 시스템이 제 로 정비된 경우에는

인구분석을 통하여 사후조사를 보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센서스 평가

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3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사후조사 기본계획

1.2010년의 인구주택총조사와 2010년의 새로운 총조사 방식

우리나라는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2010년 11월 1일 0시를 기

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이 조사는 물론, 통 센서스로서, 지실사에

의하여 항목별로 조사표를 통하여 수집되는 변수정보가 센서스 데이터베이

스(censusdatabase)가 되어서,그 데이터베이스의 정확성과 완 성은 사후조

사의 결과를 통하여 측정된다.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가족

계등록부,건축물 장과 같이 법률에 명시된 것과는 달리,그것의 독특한

지 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 특징이며,통계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

여 통계청장이 인구주택총조사를 “지정통계”(designatedstatistics)로 고시하

고 있으며,인구주택총조사의 실시에 련된 기 과 차는 기정재정부의 행

정명령으로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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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주택총조사의 인구총조사에서는 조사객체가 조사기 시 에서 우리나

라 토 안에 상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하며,주택총조사는 인구총조

사의 조사객체인 내외국인이 거주하는 모든 거처를 상으로 한다.다만,

<표 9-2>에 보는 것처럼,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 상에 제외되는 조사객체가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각종 표본조사의 임을 제공하고,국가정책의 기 자

료로 활용되며,장래인구추계 등 출산․고령사회에 응하기 한 다양한

가공통계를 작성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정보를 제공한다.그러나 우리나라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는 가족구조,주택환경,지역사회 등의 격한 변화와

더불어 조사비용의 증 ,응답자의 사생활 보호의식 증 등이라는 불리한

조건은 물론, 지실사에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용하고,주민등록,건축물

장 등 행정자료의 이용가능성이 증 하고 있는 특별한 상황에서 새로운 기

회와 도 을 맞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림 9-1> 2010  주택 사  사  특

2010년의 인구주택총조사는 수항목 19개,표본항목이 28개로 모두 4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그 에서 인구항목이 39개이며,주택항목이 8개로,

인구항목에 신규항목으로 국 ,입국연월이 포함되고,주택항목에는 교통수

단 보유 이용 황,사회활동이 포함되어 신규항목이 모두 4개가 포함되어

있다(<그림 9-1>참고). ,5년 주기 수항목으로 인구부문에 성별,성명,

나이,가구주와의 계,교육 등 6개 항목, 가구부문에 가구구분,사용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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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항목 (19) 표본항목 (28)

5년 주 신규 5년 주 10년 주 신규

U N

고

항목

(40)

(23)

 ① 명

 ② 별

 ③ 나

 ④ 가 주  계

 ⑤ 정

 ⑥ 혼 상태

① 적

② 연월

 ① 5년 전 거주

 ② 경제활동상태

 ③ 종사상 

 ④ 산업 ⑤ 업

 ⑥ 근로

 ⑦ 총 출생아 수

 ⑧ 혼  연월

 ⑨ 근학 여

 ⑩ 근학 

 ⑪ 수단

 ⑫ 근학 시간

 ⑬ 활동제약

 ① 출생

 ② 1년 전 거주

-

가

(11)

 ① 가

 ② 사 방수

 ③ 주거시 형태

 ④ 점 형태

 ⑤ 건물 및 거주 층

-

 ① 난방시

 ② 주차

 ③ 차료

 ① 수  및 식수
    사  형태

 ② 정보 신  
    보  및 현황

 ① 수단

    보  및

    현황

주택

(6)

 ① 거처  종

 ② 주거  연면적

 ③ 건축연

 ④ 총 방수

 ⑤ 주거시  수

-

 ① 면적

고

항목

(7)
(5)

 ① 아동보

 ② 추가계획 녀 수

 ③ 고령 생활비 원천

 ① 현 업 근무연수  ① 사회활동

<  9-3> 2010  주택 사  사 : 수 과 본  

주거시설형태, 유형태,건물 거주 층,주인가구 타지주택 소유여부

등 6개 항목,주택부문에 거처의 종류,주거용 연면 ,건축연도,총 방수,주

거시설 수 등이 5개 항목으로 모두 17개의 수항목이 있다.한편, 표본항

목에는 5년 주기 항목으로 인구부문에 5년 거주지,경제활동상태,종사상

지 ,산업,직업,근로장소,총출생아수,혼인연월,통․근학 여부,이용교통

수단,통․근학 소요시간,활동제약,아동보육,추가계획자녀수,고령자생활비

원천 등 13개 항목,가구부문에 난방시설,주차시설,임차료,거주기간 등 4

개 항목,주택부문에 지면 1개 항목 등 18개 항목이 있다. 표본항목

의 10년 주기 항목에는 출생지,1년 거주지, 직업근무연수 등 3개 항

목,가구항목에 수도 식수사용 형태,정보통신기기 보유 이용 황 등

2개 항목으로 모두 10년 주기 표본항목은 5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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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

 ① 주 가  및 타  

    주택 여
-  ① 거주 간

부문별 계 인구 가구 주택

2015년

조사항목
19(47) 8(28) 6(13) 5(6)

행정자료

활용

11(18) 5(9) 1(2) 5(6)

체 가능

항목

성명

성별

나이

가구주와의 계

혼인상태

(출생지)

(1년 거주지)

(5년 거주지)

(혼인연월)

가구구분

(거주기간)

거처종류

주거용연면

총방수

건축년도

편익시설수

( 지면 )

<  9-4> 우리나라 2015  사  문별 료 체가능   

한편,통계청은 우리나라에서 앞에서 지 한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환경악

화에 비하여,새로운 테크놀로지와 행정자료의 이용을 극 화하기 하여

2015년부터는 등록센서스를 추진하기 한 구체 략을 마련해 왔다는

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우리나라가 2015년의 등록센서스를 추진하면서,

그것이 북유럽 특히 덴마크나 노르웨이 핀란드에서 실시되었거나 실시 정

으로 되어있는 100% 완 한 등록센서스가 아니라,주민등록,가족 계등록

부,건축물 장을 근간으로 하는 행정자료와 그것을 보완하는 표본조사을 조

합하는 통합센서스(integrated census), 바로 부분 등록센서스(partially

register-basedcensus)라고 하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물론,이러한 등

록센서스와 표본조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통합센서스는 이스라엘,싱가포르,

독일, 만 등의 일부 국가에서 실시되었거나 는 실시 정으로 되어 있다

는 사실이다.

100% 행정자료만을 이용하여 센서스 통계를 작성하는 등록센서스에서 등

록자료조사(register-basedsurvey)는 응답자의 부담경감, 비용이라는 엄청

난 장 이 있지만,조사항목을 추가할 수 없고,행정시스템의 모집단,조사객

체,변수정의에 의존한다는 문제 이 있다.북유럽은 오랜 경험을 통하여,

완 등록센서스 통계를 작성하기 하여 다양한 행정자료,가령 인구분야만

이 아니라 교육,경제활동 등 주제분야별로 센서스 통계를 작성하기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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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등록부를 체계 으로 이용하여 왔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센서스 통

계를 작성하기 하여 상 으로 만족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자료는

주민등록,가족 계등록부,건축물 장이며,그 외의 행정자료로는 재 등록

센서스의 주제별 통계를 작성하는데 이용되기는 힘들다는 이 종 의 연구

에 이미 상당부분 정리되었다.

<표 9-4>은 2015년에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센서스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경우에,2010년 올해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항목 에서 완 체가 가

능한 것은 18개 정도로서,그들은 수조사 항목의 경우 11개,인구부문 5개

(성명,성별,나이,가구주와의 계,혼인상태),가구부문 1개 (가구구분),주

택부문 5개(거처의 종류,총방수,건축연도 편익시설수)이고,표본조사 항목의

경우,인구부문 4개(출생지,1년 거주지,5년 거주지,혼인연월),가구부문

1개(거주기간),주택부문 1개( 지면 )가 된다.여기에 통계청이 구상하고 있

는 2015년 등록센서스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본계획에 들어있는 국 ,본 ,

총출생아수를 합하게 되면,2015년의 새로운 센서스에서 체가능한 항목 수

는 20개 정도로 확 되며,센서스 표본조사가 다음에 언 하는 사후조사로서

등록센서스의 데이터베이스를 검하고,센서스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항목을

보완하게 된다면,우리나라도 센서스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된다.

2.2010년 사후조사 기본계획의 쟁

우리나라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에 하여 정확한 평가를 하여

실시되는 사후조사(PES,post-enumerationsurvey)는 본조사와의 운 상 독

립성을 담보하는 수단으로,통계청 내의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통계개발원 동

향분석실이 주 하게 되고,사후조사 본조사의 실시기간은 2010년 12월 16일

부터 12월 24일까지 9일간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다.사후조사는 원래 통

센서스의 경우,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에 하여 가구 가구원의 락

(omission) 복(duplications)의 규모와 유형을 악하여,향후 각종 사회

복지정책의 기 자료가 되는 장래인구추계나 장래가구추계를 작성하기 한

보완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이번에 실시되는 2010년

사후조사는 종 에는 볼 수 없는 두 가지의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하나는

농림어업 총조사의 사후조사와 동시에 실시된다는 것이고,다른 하나는 2015

년의 등록센서스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 자료로서,특히 향후 행정자료 데

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한 시험자료(testdata)로서 사후조사 결과를 명



561

하게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본 연구는 인구주택총

조사에서 통센서스를 신하여 행정자료를 이용한 등록센서스의 각종 시

산방식을 테스트하기 하여 2010년 총조사 사후조사 결과에 심을 기울기

이기 때문에,농림어업총조사와 등록센서스의 계에 해서는 언 하지 않

기로 한다.

본 연구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사후조사는 이 목 을 가지고 있

다는 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하나는 통센서스의 본조사에서 획득한 자

료를 바탕으로 마련되는 센서스 데이터베이스의 정확성과 완 성을 검하

는데 활용하는 것이다.다른 하나는 주민등록,가족 계등록부,건축물 장

등의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마련하는 등록센서스 실시를 한 센서스 데이터

베이스의 정확성과 완 성을 검하는데 활용하는 것이다.이것이 통 방

식이든,등록방식이든 어떻게 만들든지 같은 센서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었다고 수 있을 것이지만,그것을 통하여 센서스 데이터베이스의 정확성과

완 성에 하여 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반드시 그 지 않다는 것들

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보도록 한다.

먼 ,2010년 사후조사의 목 은 인구총조사 본조사에서 얻은 센서스 데이

터베이스에서,완 성(completeness)곧 포 범 를 검하기 하여 사용하

기 한 것이다.이 사후조사는 조사비용이 렴하고 자료처리가 쉬운 종속

조사 방법으로 실시한다는 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물론 이 종속조사 방법

의 문제 을 조사기 인 통계개발원은 유능한 조사원을 채용하여 지방통계

청의 직원을 조사 리자로 활용하여 극복한다는 략을 세우고 있다.여기

서,종속조사 방법은 센서스 본조사와 사후조사에서 모두 락된 가구나 가

구원을 찾아내는데 심을 기울이기보다는,해당 가구나 가구원에 센서스 본

조사에서 락되었는가 아니면 제 로 악되었는가를 확인하고, 재 거주

하는 주소와 다른 주소에서 복해서 악되었을 가능성이 있는가에 하여

집 으로 심을 기울인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종속조사 방식은 조사원

이 조작을 하거나 허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락이나 복을 찾아내기가

힘들며,지역사정에 친 한 조사원의 경우에 사 정보를 이용하여 불성실한

조사를 할 염려가 있기는 하다(<표 9-5>참고).

한편,센서스 사후조사를 독립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센서스 본조사

와는 완 히 별개의 방식을 사용하고,특히 본조사의 조사구와는 다른 별도

의 지역표본 추출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특히,독립조사 방식은 센서스 본

조사의 객 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조사원들이 허 조사나 조작 가능성이

어든다는 장 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문제는 국의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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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속 조 사 독 립 조 사

개 념
-이미 조사된 내용을 확인하면

서 조사하는 방법

-이미 조사된 내용과는 무 하게

조사하는 방법

장

-조사비용이 렴함

-조사 자료처리 용이

(응답자,조사원 부담 경감 등)

-조사의 객 성 확보 가능

(허 조사 조작 가능성이 감

소)

단

-조사원의 조작 허 조사 유

인으로 락자 악이 어려움

-사 정보 이용한 불성실한 조

사 가능성

- 조과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듬

- 복자 악이 어려움

-요인 분석 어려움

실시년도 1960년,1966년,1980년~2005년 1970년,1975년

<  9-5> 스 사후 사  사 식 비  

NumberCensus나 이스라엘의 통합센서스(integratedcensus)에서 보듯이,매

칭작업에서 시간과 노력이 엄청나게 든다는 이 단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복집계가 된 이스에 한 악이 힘들다는 문제 이 있으며, 락

의 원인을 찾아서 장래의 센서스 방식을 개선하고자 할 때 그 원인을 분석

하는 것이 어렵다는 을 들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과 1975년에 독립조사 방식으로 사후조사를 실시하 으

나,나머지는 부분 종속조사 방식으로 사후조사를 실시하 다.실제로

1980-2005년에는 5회의 센서스는 물론 이번 2010년 센서스의 사후조사도 종

속방식으로 진행하여, 재 선진국 에서 일본을 제외하고는 부분 독립방

식으로 사후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우리나라는 독립방식으로

사후조사를 실시하여 센서스 본조사와 사후조사의 기록을 조하여 센서스

인구를 확정하는데 필요한 수리 ․통계 방법이 만족할 만한 수 으로 발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단히 크다.등록센서스를 추진하기 하여,행정

자료를 이용하여 센서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그 자료와 표본조사의 자

료를 매칭하고,매칭결과를 바탕으로 조사객체에 련된 통계를 추정하고,

센서스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보정하는 방법론은 사실상 독립조사 방식을

선택하여 락을 상세히 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재로서,분명히 다행스러운 것은 2010년 총조사의 사호조사와 행정자료

를 토 로 하여 구축되는 센서스 데이터베이스는 센서스 데이터베이스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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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등록,가족 계등록부,건축물 장에서 추출되는 센서스 항목이기 때문에,

자동 으로 두 자료가 일단 독립성의 두 개의 구성요소,바로 통계 독립성

(statisticalindependence)과 운 상의 독립성(operationalindependence)이

확보된다는 것이다.환언하면,주민등록,가족 계등록부,건축물 장을 토

로 구축되는 센서스 데이터베이스는 일종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하여 만

든 공 장부를 기 로 하여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센서스 본조사의 정확성

을 평가하기 하여 실시한 사후조사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더욱이,행정자료는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이해당사자의 행

정업무보고를 토 로 작성한 자료이기 때문에,센서스 사후조사를 실시한 임

시조사원과는 완 히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고,작성방법 면이나 자료운 의

방법 면에서도 완 한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다면,센서스 사후조사를 통하여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구축한 센서스

데이터베이스의 완 성이나 정확성을 검하는 작업은 2015년 등록센서스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가장 요한 사 실험이 될 것이다.그러면,행정자료 센

서스 데이터베이스와 센서스 사후조사가 완 히 독립 인 방식으로 수집된

자료인 이상, 통 센서스의 본조사의 정확성과 완 성을 검하기 하여

마련된 사후조사가 이러한 목 을 달성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를

살펴보고,만약에 문제가 없다면,이것을 통하여,센서스 데이터베이스의 포

범 나 조사항목의 정확성을 어떻게 검하여야 할 것이며 살펴보도록 한

다.이것을 다음 두 에서 국에서 실시된 OneNumberCensus와 이스라

엘의 integratedcensus에서 보겠지만,다시 센서스 사후조사 매뉴얼에 제시

되어 있는 CR(capture-recapture)모형을 기반으로 하는 추정방식을 검토하

여 보기로 한다.

3.행정자료 센서스 데이터베이스의 포 범 검방식

가.P표본과 E표본

센서스 사후조사는 기본 으로 P표본과 E표본이라는 두개의 표본을 포

함한다.(1)P표본 (모집단 표본,populationsample)은 동일한 목표모집단

(targetpopulation)에서 추출되지만 주민등록,가족 계등록부,건축물 장

등의 행정자료 센서스 데이터베이스와는 완 히 독립된 조사구(집락)들의 표

본으로 구성된다.P표본은 목표모집단의 기록을 행정자료 센서스 데이터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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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의 기록과 비교하여,행정자료 센서스 데이터베이스의 락을 추정할 목

으로 사용한다.잘못된 포 범 (erroneousinclusion)의 추정치는 모집단의

참값(truevalue을 이원시스템 추정법(DSE,dual-system estimation)으로 계

산하는데 필요한 보정요인(correction factor)이다. (2)E 표본(조사표본,

enumerationsample)은 행정자료 센서스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미 조사( 는

등록)되어 있는 사례들에서 추출되었지만,당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된

센서스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행정자료 센서스 데이터베이스에 잘못하여

과다하게 포함된 조사객체를 추정하기 하여 독립 인 재면 을 하여

추출된 조사표본을 가리킨다. 사실상,E표본은 비용 감을 목표하여,P표

본과 첩되게 할 수 있다.따라서 E표본은 센서스 데이터베이스의 품질평

가를 하여 실시되는 사후조사를 하여 선정된 동일 조사구로 구성된다.

그러나 센서스 데이터베이스의 락이 센서스 데이터베이스의 포 범 를

평가하기 한 방법론의 일부에 불과할 수 있다. 반 과다집계 는 과

소집계의 측정에 형을 주는 오류들이 행정자료 센서스 데이터베이스 자체

에서 생겨날 수 있다. 다음은 행정자료 센서스 데이터베이스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들이다.

   

① 행정자료 센서스 데이터베이스 안에 2개 이상의 조사객체가 복되어

조사되거나 등록되는 수가 있다.

② 행정자료 센서스 데이터베이스 안에 사후조사 과정에서 사후조사 면

원이 면 과정에서 추 이 불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단 주택

이 포함될 수 있다.

③ 행정자료 센서스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사람 완 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사후조사의 면 결과와 조가 불가능하다.

 

  ④  행정자료 센서스 데이터베이스가 다른 장소에 등록되어야 할 조사객체(사람, 

가구, 주택)을 잘못 등록하여 보존하는 경우이다. 어떤 경우에, 행정자료 담당자

가 가공의 조사객체를 만들어서 행정자료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에서 ①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행정자료 특히 주민등록은 하나의 법정주

소(legaladdress)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좀처럼 발생하기 힘들지만, 유럽의

일부지역 특히 독일,오스트리아,스 스와 같은 부유럽에서는 발생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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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스 데이터베이스

악되었음 락되었음 합계

센서스

사후조

사

악되

었음

C11
(籍在人在)

C12
(籍不在人在)

C1+(人在)

락되

었음

C21
(籍在人不在)

C22
(籍不在人不在)

C1+
(人不在)

합계 C+1(籍在) C21(籍不在) C++

<  9-6> 원 시스   

능성이 있다.그 이유는 부유럽의 인구 장은 지역단 로 리되는 명부

곧 지자체 명부(municipalregister)이고,이들 명부는 두 개의 주소 가령 일

차거주지(principalresidence)와 이차거주지(secondaryresidence)를 인정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인구 장을 국단 로 통합하여 리할 때,이것을 앙

인구 장(centralpopulationregister)라고 부르는데,이 앙인구 장이 두

개의 주소를 모두 다 기재하면, 복등록 는 복기재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②의 경우는 실제로 한 사람이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데도 불

구하고,그 지역에 그 로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에 생겨날 수 있고,단 거

처의 경우에도 잘못된 등록으로 인하여,조사원이 지실사를 하는 자연지역

을 벗어나서 치할 수 있다.③의 경우는 행정자료에 제공된 정보,가령 연

령,성별 는 혼인상태가 정확하지 못하여 매칭작업이 성공 으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잠ㅅ된 매칭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④의 경우는 행정자료에

이해당사자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담당자가 고의 으로 행정자료의

내용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해당지역의 총인구는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여기서 사용되

는 기호는 국의 OneNumberCensusProject에서 사용하게 될 기호를 그

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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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인구주택총조사가 통센서스로 실시되고,사후조사에서 포 범

를 측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그 차이는 주로 센서

스 시 과 사후조사 실시 시 에서 거주지가 다른 사람,곧 이동자(movers)

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차이이다.

① 방법 A: 이 방법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가 실시되는 시 ,조사표

에 기재된 로 구축된 센서스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가구를 재구성하는 것

이다.사후조사 표본추출지역의 응답자들은 사후조사표에 센서스 기 일

시 에서 가구에 거주하고 있던 모든 사람의 성별,연령,혼인상태, 재

거주지 등의 기본정보를 기재한다.이들 정보를 이용하여,응답자의 가구원

들을 센서스 본조사의 데이터베이스 상의 성명,주소,거주지와 매칭을 실

시한다. 이들 정보를 이용하여, 비이동자(non-movers)와 출자

(out-movers)를 상으로 매칭에 성공한 사례수와 비율(퍼센트)의 추정치를

작성한다.

② 방법 B: 이 방법은 사후조사가 실시되는 시 을 기 으로 표본가구

에 거주하거나 머물고 있는 모든 가구원을 확인한다.사후조사 표본으로

선정된 응답자에게 이 가구원들이 센서스 기 일 시 에 거주하거나 머물

고 있었던 주소 는 장소 정보를 조사표에 기재하도록 한다.이들 응답자

를 해당 센서스 조사표에 기재된 성명과 조하여 매칭작업을 실시한다.

이들 정보를 이용하여,비이동자(non-movers)와 입자(in-movers)를 상

으로 매칭에 성공한 사례수와 비율(퍼센트)의 추정치를 작성한다.

③ 방법 C: 사후조사에 사용되는 조사표는 부분,본조사와 같이 연령,

성별,가구원과의 계,혼인상태와 같은 인구통계의 기본특성을 수집한다.

그러나 방법 C에 사용되는 조사표는 특수하다.가령 이 조사표는 가구원

들에 하여 이사를 하지 않고 같은 주소 는 장소에 살고 있는 가구원만

이 아니라(방법 B와 동일),센서스 기 일자에 해당 가구에 거주하 으나

사후조사 시 에 더 이상 거주자가 아닌 가구원들을 포함하는 모든 가능한

장소에 거주하는 가구원들의 명부를 획득한다.후자의 경우,곧 센서스 기

일자에 해당가구에 거주했으나 사후조사 시 에서 더 이상 거주자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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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조사구 수)

시도명 조사구수
10%조사

구규모
비례배분

제곱

배분

상 표

오차 배분
10%표본
제곱근 배분

최종
표본규모 비고

국 313,867 31,203 3,000 3,000 2,920 2,963 3,000

서울 62,654 5,473 599 287 332 366 327 *

부산 동부 21,640 2,075 207 169 180 172 172

부산 읍면부 608 62 6 28 4 8 20 *

구 동부 14,461 1,262 138 138 148 92 92

구 읍면부 1,001 93 10 36 12 10 23 *

인천 동부 15,290 1,394 146 142 132 103 103

인천 읍면부 360 95 3 22 4 14 20 *

주 9,394 843 90 111 144 64 88 *

9,156 862 88 110 124 65 88 *

울산 동부 5,572 490 53 86 100 44 65 *

울산 읍면부 1,196 111 11 40 20 11 26 *

경기 동부 56,016 4,630 535 271 212 416 362 *

경기 읍면부 12,519 1,169 120 128 104 130 130

강원 동부 6,300 602 60 91 84 63 63

강원 읍면부 4,340 797 41 76 88 109 109

충북 동부 6,112 561 58 90 96 46 68 *

충북 읍면부 4,390 679 42 76 52 86 86

충남 동부 5,112 443 49 82 60 57 57

충남 읍면부 9,013 1,166 86 109 112 139 139

북 동부 8,140 737 78 103 100 68 86 *

북 읍면부 4,183 881 40 74 56 106 106

남 동부 5,079 473 49 82 96 47 65 *

남 읍면부 7,813 1,372 75 101 132 169 135 *

경북 동부 9,468 838 90 112 100 93 93

경북 읍면부 9,583 1,477 92 112 96 186 149 *

경남 동부 12,790 1,082 122 130 104 112 112

경남읍면부 8,254 1,184 79 104 104 151 151

제주 동부 2,453 252 23 57 80 22 40 *

제주 읍면부 970 100 9 36 44 14 25 *

<  9-7> 2010  사  사후 사  본규  산 식

닌 가구원들의 경우(방법 A와 동일)에는 센서스 본조사에서 집계되었을 수

있는 장소에 한 정보를 획득하는데,그 목 은 사후조사 시 에 표본지

역에 입한 사람들을 센서스 본조사의 정보와 매칭을 하는 것이다.

*표시는 표본 과소 과 에 따른 조정 시도 동읍면부 표시임

방법 C에서 비이동자와 이동자의 추정치는 방법 B를 이용하고,매칭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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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A를 이용한다.방법 C는 방법 A와 방법 B를 결합한 것으로,두 방법

의 장 을 최 화하고 매칭의 어려움을 최소화하여 이동자의 추정을 개선

하는 장 이 있다.방법 A와 B의 차이는 주로 이동자와 련되며,많은 국

가는 방법 C를 이용하지만,방법 B를 이용하는 나라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

할 필요가 있다.

       

다.표본설계

재,통계개발원이 계획하고 있는 2010년 총조사의 사후조사 추출 임

은 일차 추출단 로 센서스 일반조사구로 하고 있으며,일반조사구(아 트조

사구와 보통조사구)는 조사구 단 로 추출하고,기숙시설 조사구,특수사회시

설 조사구는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모두 2,100개 조사구를 선하는데,추출률

은 0.73%로 2005년 총조사의 사후조사의 730개 조사구,추출률 0.27%보다 3

배 정도에 근 하는 표본규모이다.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등록센서스 추진 은 2015년 등록센서스를 성공 으

로 추진하기 하여, 2005년 사후조사가 시도별 수 의 포 범 를 검하

는데 심을 기울인데 반하여,2010년 사후조사는 시도 수 뿐만 아니라 동

부/읍면부 수 의의 포 범 를 테스트하는데 필요한 크기의 표본으로 사후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하 기 때문이다.

통계개발원 동향분석과는 2010년 사후조사의 표본추출방법은 시도별로 층

화한 다음,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본조사에서 10% 표본조사의 표본을 확

률비례로 계통추출(systematicsampling)하고,동부/읍면부 수 은 차등배분

하기로 하 다. 사후조사를 한 추출 가구명부는 2010년 11월 순 경에

확정하기로 하 다.

기존 센서스 조사구가 지니는 문제 으로 ⑴ 조사구 설정의 어려움 ⑵ 조

사구의 임의 성격 ⑶ 5년간 업데이트되지 않아 생기는 자료 이용 상의 어

려움 등을 지 하는 경우가 있다.2015년 등록센서스 추진을 하여 기존의

센서스 조사구가 그 로 사용되기를 원한다면,이러한 약 들을 반드시 보완

하는 것이 필요하다.센서스 조사구를 설정할 때 등록센서스에 포함된 정보

유용한 항목을 이용하여 가능한 한 구 으로 유지할 수 있으면서도 최

근의 행정안 부가 주도 으로 시도하고 있는 행정동 통폐합을 고려하여,행

정 ,지리 으로 의미가 있도록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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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표본가구수
표본

조사구수

조사구당

가구수

국 1,591,631 34,241 46

서울특별시 307,646 6,909 45

부산 역시 111,648 2,143 52

구 역시 76,096 1,438 53

인천 역시 79,811 1,534 52

역시 44,563 919 48

주 역시 44,258 966 46

울산 역시 30,783 598 51

경기도 310,923 6,688 46

강원도 58,684 1,306 45

충청북도 55,761 1,260 44

충청남도 71,668 1,758 41

라북도 75,146 1,696 44

라남도 84,251 1,793 47

경상북도 109,728 2,546 43

경상남도 113,118 2,322 49

제주도 17,547 365 48

<  9-8 > 2005  10% 본 사  사 수 현황

<표 9-8>는 기존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10% 표본조사에 이용된 센서

스 조사구 황을 정리한 것이다. 국의 표본조사구는 34,241개이며,표본조

사구에 포함된 표본가구수는 1,591,631가구,조사구 당 평균 가구수는 46가

구에 이르고 있다.한편,시도별 조사구 당 평균 가구수는 최 41가구(충남)

에서 최고 53가구( 구)사이로 큰 차이가 없는 편이다.원래 인구주택조사

구를 정할 때에는 조사구당 60가구가 기 이 되게 한다고 했으나 실제 작

성된 조사구의 평균은 그 수치에 미달하는 46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주택총조사의 수조사 부문이 등록센서스로 환될 경우 인구 가

구 련 정보는 주민등록과 가족 계부의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하고,주택

련 정보는 2015년 주택총조사나 행정안 부의 건축물 장으로 토 로 하

여 센서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이러한 행정자료 센서스 데

이터베이스에는 센서스 조사구 코드는 없지만 거기에 가장 유사한 정보로

최소의 행정단 인 통/반/리를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양경진과 김황

(2008)는 주민등록자료가 표본조사를 한 추출틀로 사용될 때 타당성,시

의성,경제성 측면에서 유용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 있다.

2009년 3월의 주민등록인구를 활용하여 통/반/리별 황을 정리한 것이

<표 9-9>에 나와 있는데 이 표를 보면,2009년 3월의 우리나라 세 수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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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세 수
통/반/리

수
평균 표 편차

국 19,035,656 381,735 50 62.2

서울특별시 4,094,558 98,963 41 21.7

부산 역시 1,311,210 26,835 49 24.3

구 역시 899,329 20,946 43 38.8

인천 역시 1,013,931 18,675 54 43.2

역시 533,923 12,882 41 21.0

주 역시 514,393 10,391 50 26.0

울산 역시 393,328 7,964 49 70.6

경기도 4,296,503 63,324 68 97.9

강원도 607,816 18,146 33 32.0

충청북도 588,455 12,439 47 49.7

충청남도 813,470 10,511 77 121.9

라북도 713,782 18,244 39 29.1

라남도 773,939 14,090 55 83.8

경상북도 1,058,375 21,302 50 76.2

경상남도 1,207,210 23,843 51 78.0

제주도 215,434 3,180 68 132.1

<  9-9> 2009  시도별 주민등  수  통/ /리 수 

1,900만 세 이며,통/반/리 수는 약 38만 개로 통/반/리 당 평균 세 수는

50세 가량이다.평균 세 수로만 보면 통/반/리와 센서스 조사구는 비슷한

편이다.한편,시도별 평균 세 수를 살펴보면 최 33세 (강원)에서 최고

77개 세 (충남)사이에 분포하고 있어서 앞에서 살펴보았던 센서스 조사구

에 비해 시도별 차이가 다소 큰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편차도 시도별로

매우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이나 서울의 경우 표 편차가 21세 인데

반해 충남,제주는 122가구,132가구에 이르고 있다.즉,통/반/리의 경우

는 국 으로 비슷한 기 에 의해 편성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음 두 에서 설명하게 되겠지만,센서스 사후조사,특히 국의 One

NumberCensus나 이스라엘의 통합센서스(integratedcensus)는 표본추출의

임으로 지역표본(area sample)을 사용하는 것이다. 재,우리나라의

2015년 행정자료와 20% 표본조사를 조합하여 실시하는 부분 등록센서스 곧

이스라엘, 만,싱가포르,독일 등의 통합센서스에서 종 의 센서스 조사구

(EA,enumerationdistrict)를 일차 표집단 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행정동

의 통․반 개념을 원용하여 새로운 조사구 개념을 설정할 것인가는 분명하

지 않다. 통계청의 지리정보기반(GeographicInformationInfrastructure)담

당부서는 법정동 개념을 기반으로 작성된 센서스 조사구 개념이 2015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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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센서스 추진과정에서도 20% 표본조사의 일차 추출단 가 되기를 바라지

만,센서스 조사구 자체가 통계청이나 다른 정부통계기 을 제외하고는 근

하기 힘든 표본추출단 라는 사실 때문에,행정동의 통․반 개념이 2015년

통합센서스의 20% 표본조사에서 일차추출단 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통계

청의 2015년 통합센서스를 성공 으로 추진하기 해서는 이번 사후조사에

서 이것에 하여 명확한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

라.조사원과 조사항목

통계개발원은 2010년 센서스 사후조사를 하여,임시조사원 (내검요원 포

함)2,210명을 동원하며,임시조사원 2,100명을 1개 조사구에 한명을 할당하

고,조사원 20명에 하여 조사 리자 1명씩을 배정하고,내검요원 5명이 조

사표를 검토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후조사 비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기 일인 11일 1일로부터

6.5주에 해당하는 12월 15일부터 시작되어,조사 상 표본조사구가 지방사무

소에 통보되고,2010년 총조사 조사표를 수집하고,사후조사를 하여 인구

주택총조사 조사구 요도,조사표,가구명부를 복사하여 12월 14알까지는

지실사를 직 리하는 지방사무소에 도착하도록 되어 있다.사후조사가 종

속방식으로 실시되기 때문에,총조사 본조사 시 의 조사원이 사후조사의 조

사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사후조사 표본조사구의 총조사 당시 조

사원의 명단(성별,연령,직업)을 정리하여 두며,인구주택총조사 본조사의 가

구명부,조사표(성명,성별,가구주와의 계,생년월일,혼인상태)등의 확인

항목을 사후조사 조사표에 옮겨서 고,총조사의 본조사 조사구 요도(원본),

본조사 조사표,본조사 조사표는 모두 반납하도록 한다.

총조사의 사후조사는 12월 16일부터 24일까지 모두 9일간에 걸쳐서 실시되

도록 되어 있다.임시조사원은 자신에 할당된 조사구를 지 방문하여 조사

구의 경계와 거처를 확인하고 스티커를 부착하며,사후조사 명부 사후조

사 조사표를 작성한다.이러한 지실사 작업에는 지방 통계사무소장이 직

실사지도를 실시하며,지도원인 조사 리자 통계청 직원은 임시조사원의

수행업무에 한 리와 감독을 실시하여 조사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때

지원하며,해당 실사지도를 강화하도록 되어있다.

사후조사에 사용되는 조사표(안)는 재,본조사의 조사항목 에서 가구

가구원에 한 기본항목을 확인하기 한 문항,특히 가구․가구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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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과 복의 특성을 악할 수 있는 항목,총조사 실시기간을 후하여 발생

하는 이동에 한 특성을 악할 수 있는 항목,그리고 응답자 조사표 작

성방법에 련된 항목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사후조사의 조사표 계획

은 <표 9-10>에 제시되어 있으며,이것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가구원에 한 사항 :13개 (① 상주여부 ② 가구주와의 계 ③ 성별 ④

나이 ⑤ 혼인상태 ⑥ 거주지 거주시기 ⑦ 총조사 응답 여부 ⑧ 총조

사 당시 잠시 머문 장소 머문 사유 ⑨ 총조사 응답 장소 ⑩ 조사 유

형 ⑪ 락가구원의 락 사유 ⑫ 복가구원의 복 사유 ⑬ 입

가구원의 입 이 주소 악)

(2)가구에 한 사항 :2개 (① 가구 구분 ② 거처 종류)

(3)조사표에 한 사항 :3개 (① 총조사 응답방법 ② 가구특성 ③ 총조사

사후조사 응답자 사항)

재,우리나라의 2010년 총조사의 사후조사에는 센서스 기 일 재 표본

지역에 거주하여 응답하 지만,사후조사 시 에 출하여 그들이 어디에 거

주하고 있는가에 한 정보를 확보하기 한 문항은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사실, 입가가원의 입 이 주소를 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출자가

의 경우에는 사후조사 시 에서 거주하거나 머물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장

소에 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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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2> 우리나라 2010  주택 사 사후 사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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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2>에 포함된 2010년 총조사 사후조사의 조사항목은 등록센서스 추

진을 하여 주민등록,가족 계등록부,건축물 장을 토 로 작성될 행정자

료 센서스 데이터베이스의 조사항목과 매칭작업을 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고,그 결과는 센서스 데이터베이스의 인구,가구,주택 등의 조사객체에

한 과소집계와 과다집계를 추 하며,종국 으로 추정작업을 통하여 센서

스 데이터베이스를 보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구체 으로,인구의 경우에

는 주소,성명,생년월일,성별,가구주와의 계,혼인상태 등의 변수를,주

택의 경우에는 주소,층,건물명,건물 면 ,건축연도 등의 변수를 매칭작업

에 사용할 수 있다.

지실사 작업은 방문면 의 형태를 취하여,조사 상자를 직 면 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 문항들이 상당수 있다.실제로 사후조사표는 2010년 센

서스 본조사의 락과 복을 검하기 하여, 락과 복의 이유를 묻고

있는데,등록센서스 추진을 하여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구축한 센서스 데이

터베이스의 락이나 과다집계를 악하는데 도움을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사후조사 방문면 은 사실상,총조사가 끝나고 나서 곧장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센서스 기 일로부터 사후조사 방문면 이 실시되는 기간

에 출한 사람에 해서는 사실상 정확한 정보를 얻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마.매칭작업

2010년 총조사의 사후조사는 2010년 총조사의 본조사 데이터베이스에 한

검정작업을 해서는 별도의 매칭작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그 이유는

사후조사 표본가구의 응답내용을 직 제표하면,매칭작업과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이것이 어쩌면 종속방식으로 실시하는 사후조사의

장 이기도 하다.그러나 문제는 사후조사는 물론 불성실 조사가 있는 경우

에는 락을 악하기 힘들 수 있으며,특히 사후조사와 본조사에서 모두

락된 조사객체를 악하는 것이 힘들 수 있다는 것이 문제 으로 제기된다

는 것은 이미 지 하 다.

다음은 2010년 등록센서스 추진을 하여,2010년 사후조사 결과와 행정자

료를 이용한 센서스 데이터베이스의 매칭작업을 추진하는 차를 간단히 기

술한다.이것은 기본 으로 센서스의 사후조사가 본조사와 완 히 독립 으

로 실시된 통센서스의 경우가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는 을 유념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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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① 주민등록,가족 계부,건축물 장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는 행정자료 센

서스 데이터베이스와 사후조사의 변수를 매칭하기 하여,표본추출 지역

을 심으로 각종 탐색(search)을 진행할 센서스 조사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이 작업에는 주민등록,가족 계부,건축물 장이 편제되어 있는 행

정단 의 지리 특성에 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이것을 센서스 조사

구와 연계시키는데 필요한 경험을 축 한 통계청 직원과 외부 문가의 공

동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② 매칭담당자는 해당 조사구별로 사후조사의 조사표에 기재된 가구를 주소

정보를 검하여 탐색하는 작업을 실시한다.동시에,매칭담당자는 조사표

에 기재된 가구원의 이름을 탐색하는 작업을 실시한다.이 때,이름을 잘못

기재한 것들을 참작하여,이름들을 탐색하여야 할 것이다.

③ 매칭담당자는 사후조사에 기록된 사람들 에서 가 행정자료 센서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한다.매칭 곧 사후조사 자료와 행정

자료 센서스 데이터베이스 자료의 기록연계(datarecordslinkage)여부는

신 하게 검토되어야 하며,매칭 련 세부규정을 작성하여 그것을 수하

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행정자료 센서스 데이터베이스와 사후조사에서 획득 가능한 변수 정보

로 매칭 성공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매칭결과를 확정하기 한

재방문조사(reconciliationvisits)를 실시하여야 한다.물론,이 재방문조사는

추가 인 정보를 획득하여,행정자료 센서스 데이터베이스와 사후조사 자

료 간의 매칭 성공여부를 확정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이것은

2015년 등록센서스를 비하는 우리에게 단히 요한 조사가 될 수 있는

데,이것은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i)매칭작업 세부규정의 작성

2015년 등록센서스를 성공 으로 추진하기 한 비작업으로서,2010년

사후조사 결과의 활용을 극 화하는 방안은 무엇보다도 먼 행정자료 센서

스 데이터베이스와 사후조사와 같은 표본조사의 자료 간에 매칭작업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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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필요한 세부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매칭작업 세부규정을 작성할 때,잘못된 매칭(erroneousmatches)과 잘못된

비(非)매칭(erroneousnon-matches)을 최소화하는데 심을 집 하여야 할

것이다.잘못된 매칭이란 사후조사에서 악된 객체가 사실상,행정자료를

이용한 센서스 데이터베이스의 기록에는 집계되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매칭

된 것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하며,잘못된 비(非)매칭은 잘못된 매칭의 정반

경우로서,사후조사에서 악된 객체가 행정자료를 이용한 센서스 데이터베

이스의 기록에서 집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그것을 집계되지 않은 것으로 분

류하는 것을 말한다.만약에 100% 정확한 매칭만을 고집하게 된다면,잘못된

비(非)매칭의 사례수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매칭규칙을 무 느슨하게 만

들게 되면,단순 매칭률을 상승하게 될 것이지만.잘못된 매칭의 사례수가

증가하게 되는 폐단이 있을 것이다.이 때문에,매칭 차를 규정하는 세부규

칙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고,그 규칙은 순 매칭오류(netmatchingerror)

를 최소화하는데 심을 기울여야 한다.

2015년 등록센서스의 추진과 련하여,매칭작업 세부규정은 행정자료 센

서스 데이터베이스와 사후조사의 자료에서 기록들을 조하는 작업에서 반

드시 검토하여야 할 조사항목을 규정하여야 한다.특정 조사항목의 기록들에

한 일치의 정도를 규정하는 오차허용의 범 (tolerancerange)도 규정하여

야 한다.가령,성별 항목에 해서는 일치도가 100%가 되도록 하여 오차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연령 항목에서 우리나라에서 고령자의 경우에 실제

연령과 주민등록 는 가족 계부에 기재된 연령 간에는 차이가 있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오차허용의 범 를 크게 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기존 연구

의 성과를 토 로 하여,매칭작업 련 세부규정에서 오차허용 범 를 신축

으로 규정하여,매칭작업의 순 오류(neterror)를 극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ii)자동매칭과 수동매칭

2015년 등록센서스를 성공 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사후조사의 기능과

사회경제 련 조사항목의 정보를 수집하기 하여 실시되는 20%의 표본센

서스 표본조사가 단히 요하다.이 때문에 2010년의 사후조사 결과와 행

정자료 센서스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연계하여,매칭률을 검하는 복잡한

차가 성공 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매칭작업은 컴퓨터를 이용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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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매칭과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수동매칭 는 이들 양자를 조합하는 방법

들이 있을 수 있다.

컴퓨터를 이용하는 자동매칭(automatedmatching)은 국의 2001년 센서스

에 이용되었고 2011년 센서스에서 약간의 개선된 방법을 개발하여 One

NumberCensus 로젝트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매칭작업의 일부로서 이용

할 계획이다.이스라엘도 2008년 통합센서스를 추진하기 에부터 다양한 매

칭작업을 컴퓨터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하 으며,2008년 통합센서스에서는

엄격한 매칭작업 세부규정을 작성하여,자동매칭을 일차 으로 실시하 다.

통센서스를 실시하는 국가로는 자동매칭의 차들이 오스트 일리아

통계국(ABS,AustralianBureauofStatistics)에 의하여 사후조사의 자료를 처

리하기 하여 특별히 개발되었는데,그들의 시스템은 매칭 탐색 시스템

소 트웨어(MSS,MatchandSearchSystem software)라고 불린다.

오스트 일리아 통계국에서는 사후조사 담당자(PESprocessor)이 MSS시

스템은 이용하여 센서스 데이터베이스와 사후조사 자료를 탐색하고,비교 검

토하여 일치의 정도를 기록하 다.특히,사후조사 담당자는 MSS시스템을

이용하여 사후조사와 센서스 데이터베이스 간에,주택과 사람의 매칭 정도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센서스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 에

서 여러 군데의 주소(거주지)에 기재된 사람을 찾아내는데도 이용하 다.물

론, 의 결과를 토 로 하여 매칭 성공 여부를 단하는 최종 결정은 사

후조사 담당자에 의하여 내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스트 일리아 통계국은 주택 매칭작업과 련하여,사후조사 자료에 기

재된 모든 주택이 센서스 데이터베이스에 악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노

력하 다.이 작업에는 사후조사의 주택 주소를 탐색할 목 으로 센서스 데

이터베이스의 정보를 탐색하는 것을 포함하 다.이 때,센서스 조사구 번호

를 MSS시스템이 이용하는 탐색단 (searchunit)로 하 다.오스트 일리아

통계국은 이 차를 이용하여,매칭작업에서 정합성(coherence),일 성

(consistency),정확성(accuracy)을 확보하기 하여 엄격한 차를 용하

다.주택의 경우 해당 조사구에서 매칭직업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에는, 상 가능한 센서스 조사구 는 주변의 센서스 조사구에서 주소를 찾

으려고 노력하 다.최종 으로 사후조사의 주택 주소가 매칭이 되지는 않는

사례에 해서는 사후조사 처리담당 리자에 의하여 확인 차를 거치게 되

었다.이 도 우리가 행정자료 센서스 데이터베이스와 사후조사 자료의 주

택(거처)주소를 매칭하는 작업에서 참고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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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 일리아의 2006년 센서스에서 사후조사 자료의 주택을 센서스 본조

사 정보와 매칭을 한 후,인구부문 매칭작업이 사후조사 자료의 주택에 거주

하는 모든 사람들에 하여 실시되었다. 부분의 경우,센서스 본조사나 사

후조사 기간 에 동일한 주택에는 동일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악되었다.이 경우,주택 내에 있는 사람들이 성공 으로 매칭되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좋은 지표가 되는 것이 주택자료의 매칭이 될 것이다.물론,주

택 내에 있는 사람들이 성공 으로 매칭이 되지 않을 경우,사후조사 응답자

들에 하여 추가 인 탐색작업을 벌이고,사후조사 자료수집에서 획득한 다

양한 주소들에서 매칭되지 않은 사람을 탐색하기 하여 노력하 다.센서스

본조사의 주택이 사후조사 표본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주택인 경우에는,센서

스 본조사의 조사구를 탐색하여,해당 주택의 거주자를 확인하려고 노력하

다.이 경우에도,사후조사 자료에서 악된 거주자와 본조사 자료에서 악

된 사람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하기 하여,두 조사자료에 공통되는 핵심변수

에 한 응답을 상세히 비교하도록 하 다.

다음은 수동매칭에서 수되어야 할 3가지 종류/단계의 매칭방식을 살

펴보도록 한다.

(a)매칭작업의 제1유형은 매칭담당자가 분명히 매칭에 성공한 것만을 분

류해내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 단계에서는 잘못된 매칭(erroneous

matching)을 최소한으로 이기 하여,오차의 허용범 를 거의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기 을 설정한다.

(b)제2유형에는 매칭작업에 특수훈련을 받은 담당자가 아주 복잡한 규칙

을 사용하여,제1유형에서 남아있는 사례들을 분명히 매칭된 것과 매칭되

지 않은 것 는 상태 미상으로 분류한다.후자는 매칭의 확률이 그리 낫

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 될 수 있다.

(c)제3유형에는 매칭작업을 책임지는 상 자나 문가 직원이 공동으로

노력하여,매칭 상태 미상에 해당하는 것에 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이

러한 “문제”사례들에 해서,추가 인 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 작업에서,분명히 매칭된 사례와 매칭되지 않은 사례,그리고 추가 인

정보를 얻기 하여 지실사를 다시 해 볼 필요가 있는 사례들을 구분할

수도 있을 것이다.



580

우리나라 통계청의 2015년 등록센서스 추진과정에서,행정자료 센서스 데

이터베이스와 센서스 표본조사에서 이용 가능한 매칭 련 변수는, 자에서

이용 가능한 변수 정보에 의하여 그 수가 상당부분 제한될 것이다.이 때문

에,2010년 사후조사의 자료를 이용한 매칭작업의 경우에는,지 까지 진행

된 것보다 훨씬 상세한 실험을 하기 해서라도 추가 인 조사항목을 포함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그러나 재로서는 2010년 인구주택총

조사의 조사항목이 모두 결정되었고,2010년 사후조사도 아주 짧은 기간에

종속방식으로 실시되는 일정표 때문에,추가변수를 넣어서 실험을 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후조사와 같은 센

서스 표본조사에서 추가정보를 수집함으로 해서,행정자료 센서스 데이터베

이스의 매칭 성공률을 올리고,잘못된 매칭의 가능성을 이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iii)재방문조사(reconciliationinterviews)

유엔 사후조사 매뉴얼은 매칭작업을 일차 으로 완료하고 나서,표본조사

구 주변의 조사구에 재방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 도움이 된다

고 기술하고 있다.그러나 재,우리가 추진하려는 2015년 등록센서스를

한 센서스 데이터베이스와 사후조사 자료의 매칭작업을 성공 으로 추진하

고,특히 통 센서스에서는 잘못된 과다집계(erroneousinclusion)로 명명

된 센서스 데이터베이스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

문에 여기에 하여 한 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재방문조사는 무엇보다도,매칭에 성공하지 못한 주택,가구,가구원 등

을 심으로 실시되어야 마땅할 것이다.우선,사람의 경우에는 재방문조사

에서 통센서스의 센서스 본조사나 등록센서스의 행정자료 데이터베이스에

서 “잘못된 센서스 집계”(erroneouscensusenumeration)을 확인하고 의심스

러운 사례들의 문제 을 해소하기 한 기회를 제공하여,P표본과 E표본

의 객체들에 하여 매칭 성공 여부를 좀 더 확신하게, 실성이 있는 방식

으로 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구체 으로 재방문조사는 다음 목

에 기여한다.

(a) 통센서스의 센서스 본조사에서 센서스 기 일자에 집계되었으나

사후조사에 락된 사람들이나,행정자료 센서스 데이터베이스에서 센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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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일자( 는 최종 자료 업데이트 일자)에 집계되었으나 사후조사 등의 표

본조사에서 락된 사람이 실제로 센서스 일자에 해당지역의 상주인구를 구

성하는가 아니면,집계오류나 등록오류에 의하여 잘못 집계된 사람인가를 결

정한다.

(b)추가 인 정보의 수집은 매칭에 한 최종 인 단을 내리는데 도움

을 다.

사후조사의 자료에는 집계되어 있지만, 통센서스의 센서스 본조사나 행

정자료를 이용하여 구축된 센서스 데이터베이스에는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에 해서는,재방문조사가

(a)센서스 기 시 에서 해당지역의 상주인구의 일부인가 아닌가 는

비이동자인가 아니면 출자인가 는 그들이 센서스 본조사가 실시되고

입하 는가 아니면 센서스 본조사가 실시되고 나서 출생하 는가를 확인하

는데 도움을 것이다.

(b)추가 인 정보를 수집하여,매칭 성공 여부에 하여 최종 단을 하

고,그 사람이 센서스 일자를 기 으로 하여,특정 가구와 거주자인가 아닌

가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것이다.

장재조사는 이스라엘의 2008년 통합센서스는 통합행정 일(IAF,

integratedadministrativefile)이라는 불리는 센서스 데이터베이스의 정확성

을 최종 으로 검하고,센서스 일의 과다추계를 검하기 한 방법으로

확립되어 있다. ,이스라엘 통계청(CBS,CentralBureauofStatistics)는

장재조사를 행정자료 센서스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을 검하고,일차조사에서

총과다집계(grossovercount)에서 순과다집계(netovercount)를 추정하기

한 단히 요한 조사로 간주하고,이 조사를 화면 으로 실시하여,순과

다집계 라미터(parameter)를 추정한다.이 에 해서는 본 장의 마지막

결론부분에서 다시 언 하기로 한다.

한편,유엔의 사후조사 매뉴얼(UnitedNations,2010)은 이러한 장재조사

를 사후조사를 이용한 원시스템 추정 방법론의 일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매뉴얼에 의하면,이러한 방문은 E표본의 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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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매칭작업의 제1단계에서 매칭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사례들에 하여 매칭 성공 여부를 단하는데 필요한 추가 인 정보를 제

공한다고 본다.결국, 통센서스의 사후조사에서 재방문조사는 E표본을

심으로 개되는 것이며,P표본과 E표본의 사이에 행정자료 센서스 데이

터베이스의 순과다집계( 는 순과다 등록)에 해서는 이스라엘 방식의 제2

단계 센서스 표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바.이원시스템추정법

이원시스템추정법은 사후조사에서 가구 안의 가구원,곧 사람들을 개체로

하여,이들 모집단의 참값(모수)를 추정하기 하여 사용한다.그 공식은 앞

에서 본 것처럼,

          

이다.여기서,는 이원시스템추정법에 의하여 추정된 인구로서,센서스

에서 마땅히 집계되어야 하는 "인구의 참값"(truepopulation)이다. 한편,

은 센서스 본조사와 사후조사에서 모두 악된 사람의 총수로,"제 로

악된 사람의 수"(correctlyenumeratedpersons),는 “센서스 본조사에

서 제 로 악된 사람의 수”, 는 “센서스 사후조사에서 제 로 악된

사람 수”(correctlyenumeratedpersonsinPES)를 가리킨다.물론 여기서

2015년에 추진될 등록센서스를 염두에 둔다면,우리나라의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는 행정자료를 이용하여,사람,가구,주택에 하여 생성된 센서스 데

이터베이스로 체되어야 마땅할 것이다.물론 통센서스의 센서스 본조사

이든,등록센서스의 행정자료 센서스 데이터베이스이든 어떤 경우에라도,이

들 자료의 품질을 측정하기 하여 실시되는 사후조사는 통계 독립성

(statisticalindependence)과 운 상의 독립성(operationalindependence)이라

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i)제 로 악된 사람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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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시스템 추정방식을 실행하기 하여,제1단계로 해야 할 작업이 “제

로 악된 사람의 수”(personscorrectlyenumerated)를 정의해야 한다.이

정의를 분명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순 포 범 모형(net

coveragemodel)은 복조사와 같은 사건은 존재하지 않고, 잘못된 방식

으로 과다집계된 특이 사례는 센서스와 사후조사에 확인되고,추정과정에서

설명된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유엔 사후조사 매뉴얼에 의하면,Mule

(2008)의 논문을 인용하면서 “제 로 악되었다”는 것은 어도 4가치 차

원, 곧 “ 합성” (appropriateness), “유일성 ”(uniqueness), “완 성”

(completeness),지리 정확성(geographiccorrectness)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다.

① 합성 -이 기 은 해당되는 사람이 센서스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아닌

가를 결정하는 기 이다.가령,센서스 기 일자가 2010년 11일 1일 0시(자

정)이라고 할 때,기 일자 이 에 사망하 거나, 기 일자 이 에 사망한

사람은 “목표 센서스 인구”(targetcensuspopulation)이 아니다.결국,가

공의 자연인(fictitiouspersons)을 잘못 집계하여 기록한 것이 목표인구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② 유일성 -센서스에 포함되어야 할 사람의 수를 측정할 필요성을 말하는

것으로,센서스에 포함되어야 할 사람의 수가 반드시 “센서스 자료의 개별

기록으로 표시된 사람의 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행정자료의 센서스 데

이터베이스나 사후조사의 면 결과에 복집계가 있다면,이원시스템 추정

법의 용을 하여 복집계의 사례는 제거해야 마땅하다.

③ 완 성 -센서스의 기록이 특정인을 확인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만약,기록에 포함한 정보가 특정인에 하여 충분

한 식별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그 사람이 사후조사에서 " 하게

그리고 유일하게"(appropriatelyanduniquely)집계되어 있는가를 확인할

수가 없다.우리나라와 같이 등록센서스를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주소에

하여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에,그것은 그 사람을 한

장소에서 유일하게 악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지리 정확성 - 이것은 특정인 그들이 마땅히 집계되어야 할 조사구

(EnumerationArea)에서 집계되어야 한다.조사구를 벗어나서 센서스에서

집계된 사람들은 이원시스템추정법을 용하기 하여 센서스에서 "정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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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correctly)집계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센서스 사후조사를 기획하는 조직책임자는 양질의

이원시스템 추정결과를 얻기 해서는 "집계된 인구“를 정확하게 악하는

작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ii)센서스에서 악된 사람의 비율

센서스에서 “제 로 악된 사람의 수”를 정의하고 나서,이원시스템추정

법을 용하기 한 제3단계의 작업은 매칭률(matchrate) 는 데이터 연계

율(datarecordlinkagerate)라고 하는 "센서스 포 범 "(censuscoverage)

률 추정해야 한다.

센서스 포 범 의 정도 = 



센서스 포 범 의 정도 는 매칭률은 사후조사( 는 센서스 본조사의 데

이터베이스의 품질을 측정하기 하여 실시되는 조사)자료에서 집계된 사람

의 수를 분모로 하고,사후조사와 센서스 본조사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두

악된 사람의 수를 분자로 하여 계산된다.

센서스 본조사의 기 일자와 사후조사 기 일자의 두 시 사이에 이동을

한 사람들이 센서스 목 의 이원시스템추정법을 용하는데 심각한 도 이

된다.가령,자기 집이 없이 떠도는 사람,가출아동 등은 통 센서스의 경

우에는 본조사나 사후조사에서 모두 락될 수 있고,행정자료 센서스 데이

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등록센서스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행정자료가 법 구

속력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공 장부이기 때문에 락의 가능성은 없다고 하

더라도, 지실사로 실시되는 사후조사에서는 락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

다.

(iii)이원시스템추정법의 용과 지표 유형들

센서스 포 범 를 추정하는 지표들은 매칭결과를 제표작업을 통하여 정리

한 후 작성될 수 있다.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P표본과 E표본에서 나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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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추정치로서,가구나 주택에 해서도 동일하게 용될 수 있다.이원시

스템 추정결과를 작성하기 하여,이들의 구성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a= 비이동의 총수 (P표본에서 추정한 결과)

b= 출자의 총수 (P표본에서 추정한 결과)

c= 입자의 총수 (P표본에서 추정한 결과)

d= 매칭이 이루어진 비이동자의 총수 (P표본과 E표본의 매칭작업을

통하여 추정한 결과)

e= 매칭이 이루어진 출자의 총수 (P표본과 E표본의 매칭작업을

통하여 추정한 결과)

f= 매칭이 이루어진 입자의 총수 (P표본과 E표본의 매칭작업을

통하여 추정한 결과)

g= 당 의 모집단에 잘못 포함된 과다집계의 총수 (E표본에서 추정)

h= 센서스 본조사 는 행정자료의 센서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제 로 집계되었으나 사후조사에서 락된 센서스 본조사 는

행정자료 센서스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의 총수

(E표본에서 추정)

① 추정 센서스 인구(censuspopulationestimate)

=매칭이 이루어진 비이동자의 총수

+매칭이 이루어진 출자의 총수

+당 의 모집단에서 잘못 포함된 과다집계의 총수

+센서스 본조사에서는 제 로 집계되었으나

사후조사에서 락된 사람의 총수

=a+b+g+h

② 사후조사를 이용하여 추정한 총인구 (PESsampleestimatesof

population)=비이동자의 총수 + 입자의 총수

= a+c

③ 실제인구 (truepopulation)=사후조사에서 추정된 인구를 센서스 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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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인구에서 잘못 포함된 과다인구를 조정한 인구를 곱하고,이것을 다시

센서스 본조사와 사후조사 간에 매칭된 인구로 나 어 구한 인구

실제인구 =
본조사 사후조사간에 매칭된

사후조사  스 본조사  못 포함된 과다 

=
   

④ 순 포 범 오차(netcoverageerror)

순 포 범 오차(netcoverageerror) =센서스 본조사에서 악되어야

마땅한 실제인구(truepopulation)과 센서스 본조사에서 악된 인구의 차이

를 말한다.

순 포 범 오차

=실제인구 -센서스 본조사에서 집계된 인구

=
   

   

⑤ 순 포 범 오차율(netcoverageerrorrate)=순 포 범 오차를 이

수치는 이원시스템추정법에 작성한 실제인구를 기 으로 표시한 것을 말한

다.

순 포 범 오차율

=실제  원시스템 추정법 결과

순 포 범 차

= 
    

   

    


⑥ 센서스 락(censusomissions)과 락률(omissionrate)

순 포 범 오차(netcoverage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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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인구 -센서스 인구

= 락 -잘못된 과다범 (집계)

따라서,센서스 락

=실제인구 -센서스 인구 +잘못된 과다범 (집계)

=
   

     

센서스 락률(censusomissionrate)은 센서스에서 락된 인구를 사후조

사에 의하여 추정된 실제인구로 나 것을 가리킨다.

센서스 락률

=실제  원시스템추정법 결과

스에 누락된

= 
    

    

    


⑦ 포 범 율 는 매칭률(coverageormatchrate)

포 범 율 는 매칭률은 센서스 본조사와 사후조사 간에 매칭에 성공한

인구의 총수를 사후조사에 의하여 추정된 인구의 총수로 나 것이다.

포 범 (매칭)율 =
사후조사에 하여추정된 총수

스본조사 사후조사간에매칭된 총수

=
 



⑧ 잘못된 포 범 에 의한 과다집계 과다집계율

잘못된 포 범 에 의한 과다집계는 허 로 가공의 자연인을 집계하거나,

포 범 가 아닌 지역을 포함하여 집계하는 것을 포함하여,E표본의 목

은 포 범 로 인한 과다집계를 추정하는 것이다.이것은 결국,이원시스템

추정법에 의한 실제인구의 추정결과를 보정하는데 도움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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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포 범 로 인한 과다집계율은 과다집계의 총수를 추정 센서스

인구의 총수로 나 것이다.

⑨ 총 포 범 오차 집계단 당 총 포 범 오차율

총 포 범 오차는 센서스 집계에서 락으로 인한 과소집계와 잘못된 포

범 에 의한 과다집계를 합한 것으로,이것은 통 센서스의 본조사나 행

정자료를 이용한 센서스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하기

도 한다.가령,순 포 범 오차 곧 락인구로 인한 과소집계와 잘못된 포

범 에 의한 과다집계의 차이는 작다고 하더라도,그것을 합한 총 포 범

오차가 커지게 되면,센서스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은 만족스러운 것이라

고 할 수 없다.

집계단 당 총 포 범 오차율은 센서스 본조사에서 악된 인구 는 행

정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센서스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인구를 기 으로

하여,총 포 범 오차를 분자로 하여 계산한 수치이다.

센서스에서 포 범 를 잘못 설정하여 한 지역에서 과다집계로 처리된 것

이 다른 지역에서는 락으로 인한 과소집계가 되기 때문에,이 지표는 지리

/행정 하 구역별로 작성하여 그것을 제시할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루어

지지 않으면 안 된다.

사.내용오차의 검작업

센서스의 내용오차(contenterror)는 센서스 조사항목 통계량의 총오차

(totalerror)를 가리키며,그것은 다시 분산(variance)에 의하여 설명되는 부

분과 편향에 의하여 설명되는 부분을 말한다.가령,센서스 조사항목 ,응

답자 연령의 내용오차를 생각하기 하여,응답자 의 연령을 라고 표시한

다.이 경우,총오차를 설명하는 모형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 에 한 찰  =참값(truevalue)+오차(err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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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집단

(센서스

본조사)

0-4 5-14 15-19 20-29 30-44 45-64 65+

센서스

본조사

합계(xni)

0-4 2,107 170 16 25 22 12 6 2,359

5-14 161 5,372 192 61 25 11 8 5,830

15-19 13 179 2,493 132 16 9 3 2,846

20-29 26 61 124 3,852 156 24 8 4,231

30-44 21 21 18 149 4,435 200 17 4,859

45-64 15 14 9 25 198 3,088 84 3,432

65+ 7 11 4 11 16 84 1,132 1,267

센서스

사후조사

합계(xjn)

2,351 5,827 2,856 4,234 4,868 3,428 1,258 24,822

<  9-10> 스 본 사  사후 사에  악  연 집단별 : 가상 료

은 응답자 의 “참”연령(trueage)이고,는 연령의 참값에 더해지는 오

차로서,그것은 응답자,조사원 는 자료처리원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오류

일 수 있을 것이다.여기서 논의를 간단히 하기 해서,센서스 조사항목은

연령으로 구성되어 있고,이 항목에 응답한 응답자의 수는 모두 이라고 가

정하도록 한다.

다른 회귀모형과 마찬가지로, 의 회귀모형에서 3개의 가정을 하는데,그

것은 ① 모집단(     의 응답자 에 한 찰에서,라는 참값은

존재하고,② 참값 와 찰값  사이에는 오차항  만큼의 차이가 존재하

며 ③ 오차항 는 무작 확률변수(random variable)이다.

“응답오차”(responseerror)로 불리는 “내용오차”(contenterror)는 센서스의

본조사와 사후조사의 매칭작업에서 연계된 응답자에 하여 추정이 가능하

고,사후조사와 본조사의 조사표에 모두 포함된 문항,가령 연령,교육,혼인

상태,가구주와의 계 등에 한 제한된 변수에 하여 검토가 가능하다.

사후조사에서는 응답의 편향(bias)에 의한 내용오차를 추정이 불가능하고,

응답의 변량(variability)에 의한 내용오차만 추정이 가능하고,변량에 의한

표본오차는 4개의 지표 곧 ① 순차이율(netdifferencerate)② 불일치지표

(indexofinconsistency)③ 총차이율 (grossdifferencerate)④ 일치율(rate

ofagreement)에 의하여 측정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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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순차이율(netdifferencerate)

순차이율(NDR)은 센서스 본조사의 사례수와 사후조사의 사례수의 차이로

서,각 사례수는 모든 응답범주에서 센서스 본조사와 사후조사에서 보고된

인구의 총수에 해여 각 응답범주에 해당하는 수치를 의미한다.이것을

시하여 보면,범주  (본 사례에서는 15-19세 연령집단)에 하여 계산을 해

보면 다음과 같다.

 

 
×

 
×  

여기서       이고  =가 치를 부여하지 않는 범주 의 센서

스 본조사 사례수, =가 치를 부여하지 않는 범주 의 센서스 사후조사

사례수, 응답범주의 총 사례수이다.

이 지표는 사후조사가 본조사보다 더 정확하다고 가정할 때,편향의 정

도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볼 수 있다.

② 불일치지표(indexofinconsistency)

불일치지표는 센서스 본조사와 사후조사가 응답의 차이가 나는 사례수의

상 수치를 가리킨다.앞에서 본 순차이율(NDR)에서와 같이,이 지표도

범주  (본 사례에서는 15-19세 연령집단)에서 나온 각각의 응답에 하여 계

산된다.





       

     
× 

여기서       이고  =범주 를 센서스 본조사와 사후조사에서

응답한 사례의 수이다. 의 에서 


×  이다.

찰된 모든 범주에 한 불일치지표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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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치
수

고
불일치지표 π 20 20-50 φ 50

평균 는 비율에 한 순

차이율의 값 (NDR/P)
π 20 20-50 φ 50

불일치 종합지표 π 0.01 0.01-0.05 φ 0.05

 내 차  지침에   

  

③ 총차이율 (grossdifferencerate)

총차이율(GDR)은 연령과 같은 변수에 해서 계산한다.이것은 매칭된

인구의 총수에 하여 센서스 본조사와 사후조사 간의 불일치의 건수를 의

미한다.

④ 일치율(rateofagreement)

일치율 =






 



 

다음 표는 내용오차(contentserror)의 측정치 해석에 한 지침을 제공한

다.

아.센서스 인구의 조정

우리나라에서는 주민등록인구를 무나 자주 행정목 으로 사용하고 아무

런 보정을 거치지 않고 그 로 사용되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센서스에

서 악된 인구가 법정인구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문제가 심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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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는 않았지만,센서스 인구를 조정하는 것은 정치 으로 단히 첨 한

이해 계가 걸린 문제이다.한마디로,사후조사를 실시하여,포 범 의 오차

가 있는 경우에,그것을 보완하는 추정인구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통센서스를 실시하는 국가들 에서 최근에는 국,오스트 일

리아,남아공화국에서 사후조사를 결과를 이용하여 센서스 인구나 다른 객체

의 수치를 조정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사실,등록센서스를 실시하는 국

가에도 최근에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센서스 데이터베이스가 완 무

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센서스 데이터베이스의 과소집계와 과다집계를 조

정하는 수치를 작성하여,그것을 센서스 인구로 하는 경우가 있다. , 국

의 경우는 센서스를 조사표를 이용하여 장실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지

만,센서스의 락인구를 보정하기 하여 OneNumberCensusProject를

시행한 바 있다.우리는,일반 으로 포 범 오차가 상당한 경우,센서스

결과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경우에는 분명히 센서스 결과를 조

정하고,센서스 데이터베이스를 보정하는 차를 밟는 것이 타당하다고 단

한다.

센서스 데이터베이스와 사후조사의 자료를 매칭하여 보정하는 작업은 그것

이 비록 2015년 등록센서스를 추진하기 한 기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고 하더라도,그것은 우리나라 안구통계 체제의 근간을 재구축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신 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단한다. 등록센서스 추진의

작업과 련하여 신 하게 고려되어야 할 통계 쟁 사항이 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가령,센서스 추정치의 조정작업이

인구학 특성은 물론 사회경제 특성에도 향을 주기 때문에,센서스 추

정치의 조정작업이 어떤 범 의 지리 /행정 역을 포 해야 할 것인가

에 해서도 신 한 사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조정작업의 지리 /

행정 수 은 단히 요하며,어떤 변수,가령 인구학 변수만을 조정해

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변수들도 포함해야 하는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

다.등록센서스의 추진과 련하여,조정기법은 이미 이스라엘의 통합센서스

의 추진과 련하여 논의되어졌으며,비록 국의 센서스는 통 센서스로

조사표와 지실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지만,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등록

센서스의 방법론에 한 요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고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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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국의 2011년 센서스 사후조사 실시계획

1. 국 2011년 센서스 사후조사의 의의

국의 2011년 센서스는 2011년 3월 27일 “연합왕국”(UnitedKingdom)의

지역에서 실시 정으로 되어 있다.지방분권의 원칙에 따라, 국 통계청

(ONS,OfficeforNationalStatistics)은 잉 랜드․웨일즈 지방의 센서스를,

스코틀랜드 등록사무소(GROS,GeneralRegistrationOfficeforScotland)는

스코틀랜드의 센서스를,북아일랜드 통계연구기 (NISRA,NorthernIreland

StatisticsandResearchAgency)은 북아이랜드의 센서스를 각각 리하도록

되어 있다. 국 국회와 련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서,센서스의 정합성과

내 일 성을 확보하기 하여,각 지방의 센서스는 국 체에 해서는

동일한 기 일자를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국은 1801년에 최 의 센서스를 실시하 으며,2011년에 실시될 센서스

의 조사표는 2001년 조사표와 그 형식이 유사하다.센서스 시험조사를 한

조사표는 2009년에 공표되었으며,몇 가지 조사항목이 추가될 것으로 상되

고 있다.2001년 센서스와 비교하여,2011년 센서스의 특징은 (1)인터넷 조

사방식의 추가 (2)국제이동을 한 경우 도착일자와 정체류기간 (3)혼인상

태에 동성결혼 선택가능 (2004년 동성 간 혼인법 제정이후 2011년 센서스는

최 의 센서스이며 국 평등 인권 원회는 응답자의 동성선호 여부를

악하는 질문을 센서스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 다.)(4)민족정체성과

련한 잉 랜드,아일랜드,스코틀랜드,웨일즈 등 지역출신을 확인하는 문항

(5)응답자 가구의 침실 개수와 센서스 기 일자 직 에 침식을 같이 한 방

문자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6)응답자의 어 구사능력에 한 질문 (7)

민족/종족에 한 문항을 확 하여 “집시 는 아일랜드 여행자”와 “아랍

인”범주의 포함 등이 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국의 2011년 센서스 사후조사 실시계획을 구체 으로 검토

하게 되는 것은 유럽의 선진국 에서 1900년의 양차 세계 을 후하여

행정등록자료,특히 인구 장(populationregister)을 도입할 기회가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그것을 제 로 정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사표와 지실사를

원칙으로 하는 통센서스에 매달리고 있는 몇 개의 나라들 에서 하나라

는 이다. 하나는 국은 통계법에 센서스 조사표를 반송하지 않거나 잘

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조사 상자에 해서는 1,000 운드의 벌 형 는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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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센서스 응답률이 2001

년에 국 평균치가 94%에 불과하 으며,특히 국 런던의 도심부에서는

센서스 응답률이 78% 으며 이것은 1991년 센서스 응답률 88%보다 낮은 수

이었다.

국 통계청은 1991년 센서스 평가작업을 완료하고,포 범 를 극 화하

기 하여 다양한 계획을 도입하 다.가령,센서스 조사표의 우편반송제도

를 도입하고,센서스 조사표를 25개국 언어로 번역하여 다양한 소수민족의

응답률을 올리는 지역연계 로그램을 개발하고,센서스 실시의 요성을 강

조하는 홍보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 다.그러나 국 통계청은 센서스 포

범 를 향상한다는 것은 단히 힘들고,2001년 센서스는 1991년 센서스보다

훨씬 범 오차가 큰 집계가 될 것이라고 상하 으며,유럽의 주변국에서

사실상 통센서스를 폐기처분하기 시작한 나라에서 볼 수 있었던 센서스

응답률 감소와 같이 국의 센서스도 결코 외 인 상이 될 수 없다고

단하 다.

통센서스를 실시하는 부분의 국가에서 센서스 사후조사를 실시하거나

센서스 집계결과를 건강보험자료나 복지 부자료와 비교하여 센서스 본조사

의 과소집계를 측정하는 것은 표 행이었다. , 장래인구추계의 기 인

구를 재설정하기 한 기 작업으로 센서스 응답률의 수 을 평가하는 보고

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 행이었지만,과소집계를 보완하기 하여 센서

스 결과를 보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사실,미국과 같은 통 센서스

실시 국가에서는 센서스는 지실사에 의한 인구조사이기 때문에,센서스 결

과의 보정작업 자체가 연방헌법의 기본정신을 배한다고 연방 법원이

결하면서,센서스의 과소집계를 보정하는 방법론의 도입을 원천 으로 쇄

하여 버렸다.

국 통계청의 구상으로,2001년 센서스 결과는 역사상 처음으로 과소집계

를 추정하고 보완되었다.곧,센서스 본조사 결과의 모든 통계표는 국에

거주하는 총인구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 다. 국 통계청은 1991년에 낭패

를 보았던 센서스 경험을 토 로 하여,앞에서 언 한 스코틀랜드와 북아일

랜드의 센서스 실시기 과 력하여,2001년 센서스에 한 근방법을 제시

하 다.2001년 센서스의 기본 략은 센서스 본조사라는 1회성 집계방식에

의존하지 않고,센서스 본조사를 실시하고 나서,센서스 모집단의 특성을 잘

표하는 표본조사를 센서스범 조사(CCS,CensusCoverageSurvey)라는 이

름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하 다.두말할 필요도 없이, 국의 2001년 센서스

사후조사는 센서스의 포 범 에 을 맞추고,범 오차의 추정치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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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국수 ,지역 수 에서 범한 센서스 보정결과를 산출하는 것이 주

목 이라고 할 수 있다.

국 통계청은 센서스 본조사와 사후조사의 조합하고 통계 방법론을 사

용함으로 해서,센서스 본조사가 조사객체를 100% 정확하게 집계한 것과 같

은 보정된 센서스 결과를 발표할 수 있었다.이것이 바로 “OneNumber

Census"(ONC)로서,종 센서스와 비교하여 진일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었다.종 센서스에서는 각종 보고서에 두 종류의 인구가 발표되었는

데,그것은 과소집계를 보정하지 않은 원래의 인구규모이고 다른 하나는 과

소집계의 추정치를 포함하는 수정된 인구규모인데,후자의 과소집계는 연도

별 추정인구를 작성하기 한 분모를 구성하는 것이었다.

국의 잉 랜드와 웨일즈 지방은 1991년 센서스 본조사의 포 범 와 총

응답률이 98%로 추정되었다.이것은 센서스 모집단 인구 에서 본조사의

결과가 설명하는 인구의 비율이었다.이것은 지실사를 담당한 조사원이 확

인한 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이지만 센서스 조사표를 반송하지 않지 않은

2%의 인구를 포함하는 수치 다.1991년 센서스에서 반송된 조사표에 집계

된 인구의 비율로 정의된 센서스 응답률은 잉 랜드와 웨일즈의 경우 96%에

불과하 다.

잉 랜드와 웨일즈 지방의 2001년 센서스에서 포 범 는 100%이고 총응

답률은 98% 다.1991년과 같은 정의를 사용하면,2001년 센서스에서 포 범

는 98%로 추정되며, 지실사 조사원이 확인한 가구에서 거주자는 있지만

센서스 조사표를 반송하지 않은 가구원이 4%로 추정되었다.따라서 잉 랜

드와 웨일즈 지방의 2001년 센서스 응답률은 94% 으며,이것은 1991년보다

2%가 어든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참고로,센서스 응답률은 오스트

일리아가 2006년 센서스에서 98%이고,캐나다가 2001년 센서스에서 97%로

추정되었다.

국 통계청은 2011년 센서스에서도 센서스 응답률을 2001년과 비교할 때,

그리 향상될 개연성은 없다고 보고,포 범 를 추정하기 하여 2001년

OneNumberCensus에서 구 된 방법론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 다.이 방

법론은 통센서스의 품질을 측정하기 하여 많은 나라의 국가통계기 이

사용하는 표 인 통계기법으로,센서스 결과는 조사 상에서 락된 것으

로 추정된 개인과 가구를 포함하도록 사 에 조정되는 것이다.이러한 조정

작업에 사용되는 방법론은,보정(補正) 는 “임퓨테이션”(imputation)이라

불리는 통계 기법이다.

잉 랜드와 웨일즈 지방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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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조사에서는 악되지 않았지만,추정작업을 통하여 조정된 인구가 2만 명

이상 추가된 지역들이 상당수 있었다.따라서 통계 이용자들은 국의 센서

스에서 인구규모는 센서스 본조사의 지실사에서 악된 것이 아니라,센서

스 본조사와 사후조사에 해당하는 범 조사(CCS)를 조합하여 추정된 인구규

모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요하다.사실 2001년 센서스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센서스 응답률은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최 응답률은 64% 으며,376개 지

방자치단체 에서 30개 정도가 응답률이 90%를 돌았다.물론,추가 인

연구가 조정 차가 필요했던 지역들이 있었으며,그 경우에는 추정인구 자체

도 그리 신뢰도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악되었다.그러나 반 으로, 다

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OneNumberCensus에 의하여 보정된 추정인구는

품질이 좋은 것으로 명되었다.

2.2011년 OneNumberCensus방법론

국의 2011년 OneNumberCensus방법론은 기본 으로 센서스 범 조사의 실

시와 이것을 센서스 본조사와 조합하여,센서스 데이터베이스를 보완하는 차를

로 구성되며, <그림 6-3>에 기술된 것과 같은 순서를 밟는다,One Number

Census방법론의 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먼 ,앞에선 언 한 센서스 사후조사 에서 범 오차에 을 맞추는

센서스 범 조사(CCS,CensusCoverageSurvey)를 센서스 본조사와는

별도로 실시해야 한다.센서스 범 조사는 센서스 본조사의 포 범 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표본은 지방자치체(LAD,Local

AuthorityDistrict)를 상으로 모든 지역에서 추출하도록 설계되어야 한

다.

② 센서스 범 조사의 변수정보를 센서스 본조사의 변수정보를 자동매칭

(automatedmatching)과 수동매칭(clericalmatching)을 이용하여,연계한

다.

③ 센서스 본조사의 데이터베이스를 추 하여, 복사례를 찾아내고,센서

스 범 조사를 이용하여,센서스 본조사의 과다집계의 정도를 추정한다.

④ 서로 비슷한 추정지역(EA,EstimationArea)들의 클러스터들에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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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3>  2011  One Number Census Project  업순  

센서스 추정치를 계산한다. 이 방법을 추정지역 표 통계기법(EA

standardstatisticaltechnique)라고 부른다.

⑤ 표 인 통계모형 기법을 용하여,센서스 추정치를 지방자치체(Local

Authority)별로 작성한다.물론,지방자치체보다 하 에 있는 지역에

하여 추정치를 작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⑥ 센서스 본조사에 하여 추정된 가구 가구원을 센서스 본조사의 데

이터베이스에 보정한다.여기서 과다집계를 참작해야 하며, LA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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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정하고 보정결과를 작성한다.

⑦ 모든 센서스 추정결과는 실성이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하여,인구

분석,조사자료,질 정보를 포함하는 자료 등을 이용하여 품질확인

차를 거쳐야 한다.

가.센서스 범 조사

센서스 범 조사,바로 센서스 사후조사의 범 오차(coverageerror)를 평가

하기 하여 설계되는 조사가 2011년 국 센서스 본조사의 포 범 를 측

정하고,과소집계나 과다집계를 보정하는 방법론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핵심

요소이다.잉 랜드와 웨일즈 지방의 경우,1만 6,500개의 우편번호

(postcode)로 구성되는 표본에는 우편번호 1개당 20가구씩 약 32만 가구가

조사 상에 포함되어 있다.센서스 범 조사는 지실사는 센서스 본조사가

시작되고 6번째 주에 시작하여 약 1개월 동안 계속된다. 센서스 범 조사

는 센서스 본조사와는 다른 운 방식으로 실시된다.아주 간단하고,면 원

이 직 조사 상자의 응답을 기재하는 조사표를 이용하는데,이것은 센서스

본조사의 경우 응답자가 조사표를 직 기재하는 것과는 다르며,응답자 기

재방식보다 면 원 기재방식을 선택하는 이유는 응답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센서스 범 조사 조사표는 짧고 간단하도록 만들어서,가구에 거주하는 모

든 응답자를 상으로 몇 가지 인구통계 사회 특성과 거처 가족

계를 묻는 문항만을 악한다(<표 9-11>참고).추가 으로 조사표에는 락

된 것으로 악된 사람들에 하여 상세한 “캐어묻기” 문항 (probing

questions)을 포함하고,가구원 에서 다른 장소에서 악될 가능성이 있는

가 여부를 묻는 문항도 포함되어 있다.이들 문항들은 단히 요한데,그

이유는 국 통계청이 센서스 범 조사에서 수집된 특성들에 하여 추정인

구를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센서스 범 조사는 국,지방자치체,소지역 수 에서 센서스 본조사의 과

소집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조사표본은 가구와 가구원의 포 범

를 모두 측정하기 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표본(area-basedsample)

이 되도록 한다.표본선정을 우편번호를 단 로 하여 이루어지고, 우편번호

가 정해지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가구를 면 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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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수 목 비고

우편번호 가구 매칭/분석

주소 가구 매칭

센서스 기 일 가구
빈집 여부

가구 필터 상주지 개념의 엄격한 용을 해 필요함, 
입자 여부 확인용

주택소유상태 가구 분석

거처유형 가구 매칭

독립거처 가구 매칭

상주가구원 수 가구 품질확인 상주지 개념의 엄격한 용을 해 필요함, 
입자 여부 확인용

면 결과 가구 품질확인 비 , 거 , 빈집, 제2차 거주지

정보제공자 가구 품질확인

이름 가구원 매칭

성씨 가구원 매칭

생년월일 가구원 매칭/분석

추정연령 가구원 분석 생년월일 자료 수집이 가능할 때 사용

성별 가구원 분석

혼인상태 가구원 매칭/분석

가구주와의 계 가구원 분석(가구구조
도출)

업학생 가구원 필터

학기 주소 가구원 필터

인종/종족 가구원 분석

종교 가구원 분석 북아일랜드에만 용됨, 잉 랜드와
웨일즈에는 해당사항 없음

경제활동 가구원 분석 분석목 의 분류

이동지 (1년
상주주소)

가구원 분석 2011년 센서스에는 응답범주 추가됨

출생한 나라 가구원 분석 국내/국외이동 구분목

가구원이 다른 곳에서
조사될 수 있는 주소와
우편번호

가구원 과다집계 측정

다른 주소에서 조사될
수 있는 이유

가구원 과다집계 측정 2012년 신규문항

방문자의 성명 가가원 매칭 2013년 신규문항

방문자의 생년월일 가구원 매칭/분석 2014년 신규문항

방문자의 성별 가구원 분석 2015년 신규문항

방문자의 상주지
포스트코드

가구원 매칭 2011년 신규문항

체제 정기간 가구원 분석 2011년 신규문항(12개월 이상 상주인구 자료
획득, 단기 이동자 필터장치)

시설유형 시설 분석

거주자 수 시설 품질확인

자료:Abbott,Owen(2009),"2011UK CensusCoverageAssessmentandAdjustment

Methodology",OfficeforNationalStatistics,Box2를 참고할 것

<  9-11>  2009  스시 사  스 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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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설계는 2001년 센서스 조사항목 에서 과소집계의 정도를 잘 반 하

고 2011년 센서스에서도 합성(relevance)이 있다고 단되는 조사항목을 선

정하여 구성한 집계난이도 지표(hardtocountindex)에 따라 표본지역을 층

화(stratification)하고,층화된 지역에서 골고루 표본을 선정하는 방식을 채택

한다.집계난이도 지표를 구성하는 요하다고 단되는 가구 련 조사항

목을 순서 로 정리하면 (1)주택의 사 임 여부 (2)가구 유자가 흑인,

아시아계, 국계 는 혼 의 소수민족인가 여부 (3)주택비의 일부는 임

료 일부는 모기지(mortgage)형태로 지불하는가 여부 (4)가구원의 평균연령

이 23-34세의 상 으로 은 연령층에 속하는가 여부 등이다.센서스 범

조사의 표본에 집계가 쉬운 지역과 어려운 지역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하여,최근에 업데이트된 자료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2011년 센서스

의 포 범 를 측정하기 하여 최근 자료는 시간상 단히 빠른 속도로 모

습이 변하는 지역의 경우에 층화작업의 정확도나 신뢰도를 개선하는데 도움

을 것이다.

나.매칭과 추정

국 통계청은 통계학에서 CR법(Capture-Recapturemethod)이라고 불리는

이원시스템추정법(DSE,DualSystem Estimation)을 사용한다.조사객체인 가

구와 가구원(개인)이 본조사와 범 조사에서 모두 악되지 않을 수 있고,이

때 이원시스템추정법을 이용하여,두 조사에서 락된 가구 는 가구원(개

인)을 추정하여 조정작업을 실시한다.

<표 9-12>에 있는 각 셀에서 센서스 본조사와 범 조사에서 모두 악되지

않은 조사객체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셀에 있는 사례수를 확인하기 하여,

센서스 본조사와 범 조사의 기록을 조하는 이른바 “매칭”작업을 진행한

다.여기서 매칭작업을 조심스럽게 정확하게 추진해야 하는데,그 이유는 매

칭의 오류는 모집단의 과다추정(overestimation)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기 때

문이다.

매칭작업은 2011년 센서스에서도 2001년과 마찬가지로 진행되며,자동매칭

(정 매칭,확률매칭)과 수동매칭을 조합하게 될 것이다.자동매칭의 비율을

극 화하는 일반 인 방법으로, 정 매칭(exact matching)과 확률매칭

(probabilitymatching)의 기법을 사용하게 된다.매칭작업에서 가장 요한

것은 매칭의 오류를 최소화하는 것이며,상당한 인력과 산이 매칭 차를

엄격하고 정확하게 진행하는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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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본 사 악여

 악 었 누락 었 계

스 

사

악여

악 었 C11 C12 C1+

누락 었 C21 C22 C1+

계 C+1 C21 C++

<  9-12> 원 시스   

다음 단계는 매칭결과를 이용하여 생성된 센서스 본조사와 범 조사에서

모두 악되지 않고 락된 조사객체의 수를 지방자치체(LAD)별로 추정하는

작업을 진행한다.추정작업은 모두 3단계로 이루어진다.

(i) 제1단계-표본추출지역의 이원시스템추정법 용

매칭결과를 이용하여,센서스 범 조사의 표본추출 단 인 우편번호

(post-code)마다 추정하고,성별과 연령별(5세 계 )로도 층화하여 추정한다.

이 때 사용되는 추정법이 이원시스템추정법(DSE)이다.<표 9-12>에서,특정

의 우편번호 지역에서 센서스 본조사와 범 조사에 모두 악되어야 할 조

사객체의 수(C++)로 다음 식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

 

이 식에서 C11은 센서스 본조사와 범 조사 모두에서 악된 조사객체의

수이고,C+1은 센서스 본조사에서는 악되었으나,센서스 범 조사에서는

악되지 않은 조사객체의 수이고 C1+는 센서스 본조사에서는 악되지 않았으

나 센서스 범 조사에는 악된 조사객체의 수다.여기서 이원시스템추정법

을 용하는데 필요한 가정은 센서스 본조사와 센서스 범 조사는 상호 독

립이라는 것인데,이 가정이 성립한다는 조건 아래서 센서스 추정치는 센서

스 본조사와 센서스 범 조사에서 모두 악된 사례수를 센서스 범 조사에

서 악된 사례수에 한 센서스 본조사에 악된 사례수의 비율로 곱하여

구한다.

이 방법은 센서스 본조사와 센서스 범 조사가 모두 악하지 못한 조사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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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수를 효과 으로 추정한다.그러나 이원시스템추정법은 몇 가지 가정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이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센서스 추정치가

무 크거나 작아지는 폐단이 있게 된다.이 때문에, 국 통계청은 2001년 센

서스의 품질확인 차에서 과소추정으로 인한 문제 을 확인하고,추가 인

자료를 이용하여 이원시스템추정법에 약간 조정을 하 으며 그 결과에 따라

국수 의 추정인구에 23만 명 정도가 추가하도록 하 다. 국 통계청은

2011년에도 이러한 조정 차가 필요하다고 단하고,2001년 ONC 로젝트

에서 사용했던 것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기로 하 다.그러나 2011년 센서

스에서는 지방자치체의 일부 행정자료 데이터베이스나 인구통계의 성비(sex

ratio)정보와 같은 추가 인 자료원을 투입하여,통계 추정작업을 진행하

게 될 것이다.

(ii) 제2단계-추정지역별 추정인구 작성

추정지역(EA,EstimationArea)별로 조사객체인 인구와 가구에 한 추정

치를 작성하는 것이 제2단계의 작업이다.센서스 범 조사에서 우편번호

(post-code)지역을 단 로 추출된 표본을 묶어서 추정지역을 단 로 하여

재정리하는데,그 이유는 표본규모가 정수 에 이르게 되면,표 모형의

가정을 약간 반하더라도 추정결과가 본래의 표 모형을 사용하는 것과 그

리 큰 차이가 없는 이른바 “로버스트 추정”(robustestimation)을 실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추정지역은 포 범 가 비슷한 패턴으로 이루어진

지방자치체(LA)의 묶음이다.여기서 추정지역은 인구규모가 략 50만 정도

가 되도록 하며, 국 분류기 을 이용하여 유사한 지방자치체를 묶도록

할 것이다.결국,지방자치체의 인구규모가 작으면 2개 는 3개가 모여서

하나의 추정지역이 될 것이고,인구규모가 상 으로 큰 지방자치체는 그

자체가 하나의 추정지역을 이루게 될 것이다.

조사방법론의 표 추정기법에 의거하여,우편번호(post-code)지역,곧

센서스 범 조사에서 체 우편번호 지역의 1%에 해당하는 실제로 표본이

추출된 지역을 상으로 하여,이원시스템추정법으로 과소집계의 정도를 추

정하고,그것을 다시 표본추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우편번호(post-code)지역

( 체 우편번호 지역의 99%에 해당한다)에 용하는 것이다.이 때 센서스

범 조사에서 표본으로 추출된 우편번호(post-code) 지역의 센서스인구

(census population)와 이원시스템추정의 실제인구(DSE-based true

population) 간의 계를 제로 편 회귀방정식(zero-intercept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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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4> 편 회귀 식( 스  비 

원시스   비 량)

equation)(<그림 9-4>참고)에 의하여 비추정(ratioestimation)을 하게 되며,

그 추정결과를 센서스 범 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지역에 그 로 용하면

될 것이다.

이 단계의 추정작업에서 얻게 되는 결과는 추정지역별로 성별,연령별로 센

서스 추정인구가 된다.물론 여기에서 각각의 추정치가 어느 정도 정확한가

에 한 느낌이 생기게 된다.이 단계를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차에 여기

서 추정된 수치와 정합성을 가지며,이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최고”품질

(best-quality)의 “보정 센서스인구”(adjustedcensuspopulation)라고 부르게

된다.

(iii) 제3단계-지방자치체별 추정인구 작성

추정지역의 다수가 2개 이상의 지방자치체(LAD,localauthoritydistrict)들

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지방자치체를 단 로 하여 성․연령별 추정인구

(estimatesofage-sexpopulation)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지방자치체

의 다수가 센서스 범 조사의 표본추출에 기 이 되는 우편번호(post-code)

지역의 수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지방자치체의 우편번호 지역만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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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한 추정인구를 작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이 때문에,동일 추정지

역 안에 있는 다른 지방자치체의 표본정보를 이용하여 지방자치체별 추정인

구를 정확하게 작성하기 하여 표 통계모형(standardstatisticalmodelling)

기법을 용하게 된다.결국,이러한 방법의 선택은 지방자치체별로 우편번

호(post-code)지역의 정보만을 이용하여 추정을 하는 경우보다 좀 더 정확

한 추정인구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통계모형을 바탕으로 작성된 지방자치체별 “추정 센서스인구(LA

censuspopulationestimates)”는 모두 합산하면 추정지역별 추정인구와 동일

하도록 하는 조정작업을 거치게 된다. 지방자치별로 조정된 “추정 센서

스인구”는 그 추정결과의 정확도를 검토하기 하여 95% 신뢰구간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한다.

다.과다집계 측정

국 통계청은 2001년 센서스에서는 과소집계(undercount)에 해서만

심을 기울여서 인구규모를 추정하 다.실제로 과다집계(overcount)는 역사

으로, 국 센서스에서 그리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지 않았고,이 때문에,과

다집계의 측정은 우선순 에서 뒤로 려나게 되었다. 국의 2001년 센서

스를 이용하여 복집계를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복집계가 0.4% (약 20만

명)는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그러나 이에 한 조정작업을 별도로

실시하지는 않았다.

과다집계의 정도를 아주 엄격하게 측정하는 것이 2011년 센서스 로젝트

에서 주요 개선사항의 하나가 될 것이다. 국 통계청은 2001년 One

NumberCensusProject의 골격을 유지하는 가운데,과다집계의 정도를 측정

하기 한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 다(AbbottandOwen,2007).다양한 자료

와 정보원을 이용하여 과다집계의 정도를 측정하게 되며,여기에는 복집계

(duplicates)를 추 하기 하여 센서스 데이터베이스를 검하거나 포 범

의 오류로 인한 잘못된 장소에서 집계된 사람을 찾아내기 하여 센서스 범

조사의 응답내용을 검하는 것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앞에서 조정된

“추정 센서스인구”는 과다집계의 정도를 다시 조정하여,새로운 “추정 센서

스인구”가 작성되게 될 것이다.결국,이러한 과다집계 조정작업의 결과,과

다집계의 정도가 큰 지방자치체의 경우에는 “추정 센서스인구”가 어들게

될 이며,그 게 않은 경우에는 “추정 센서스인구”에 별다른 향이 없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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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국 통계청은 재,2011년 센서스에서 여 히 과소집계가 과다집

계보다 “추정 센서스인구”에 훨씬 큰 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상하고 있

다.

라.보정작업

품질확인 에 진행되는 차가 보정작업(imputationprocedure)이다. 이

것은 “조정작업”(adjustmentprocedure)라고도 할 수 있다.보정작업은 “추정

센서스인구”와 일치하도록 센서스 데이터베이스(census database)에 빠진

것(“ 락”)으로 추정되는 가구와 가구원을 채우고,두 번 이상 조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구와 가구원은 제거하는 차를 가리킨다.그러나 국 통계청은

실제로 보정작업을 과소집계와 과다집계에 한 별도의 보정 차를 거치지

않고,순과소집계(때로는 순과다집계)에 해서만 보정 차를 거치게 되고,

이에 따라 센서스 데이터베이스에 “네트(순)”기 으로 순과소집계에 해당되

는 기록만을 추가하거나 순과다집계에 해당하는 기록만을 제거하게 된다.

“조정(보완)센서스인구”(adjustedcensuspopulation)는 다른 특성의 포

범 패턴에 한 기본정보와 함께,보정되어야 가구와 가구원수에 한 아

이디어를 제공한다.그러나 센서스에서 락된 가구와 가구원에 하여 상세

한 특성을 확인하는 것이 요하다.센서스 범 조사에서 입수한 락 가구

원의 특성에 한 정보는 가구와 가구원이 그들의 특성에 따라서 센서스 본

조사에서 락될 확률을 추정하는데 필요한 통계 모형을 구축하는데 사용

한다.이 통계 모형을 이용하여,센서스 본조사와 범 조사의 매칭된 데이

터베이스를 이용하여,특정의 배경변수를 갖는 사람( :집계난이도가 가장

높은 수를 받은 계층에서 연령은 20-24세이고,개인 으로 임 한 아 트

에서 거주하며,인종은 백인이고,혼인상태는 미혼이고,성별인 남자인 경우)

이 센서스 본조사에서 락되지 않고 제 로 조사될 확률이 어느 정도인가

를 측한다.여기서 보정작업에 포함되는 변수는 센서스 범 조사에서 수집

되어야 한다는 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가구가 통째로 락되는 경우에는 보정작업을 진행하며,센서스 주소명부

를 이용하여 제자리를 찾아주고,집계된 가구 내에서도 가구원이 센서스 본

조사에서 락된 경우가 있으면 보정작업을 거쳐서 해당 가구원을 센서스

데이터베이스에 복귀시킨다.이것은 2001센서스에 사용된 것과 유사한 방법

론을 동원하지만,좀더 “로버스트”한 결과를 제공하기 하여 약간의 개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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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마련하고 있다.이 게 보정된 센서스 데이터베이스는 센서스 본조사를

이용하여 각종 통계표를 작성하는데 사용한다. 국 통계청은 최종결과는

2011년 센서스가 지실사에서 과소집계나 과다집계의 문제가 생기지 않고

수집되는 자료라고 했을 때,최고의 품질이라고 볼 수 있는 센서스 데이터베

이스가 될 것이라고 상하고 있다.

마.품질확인작업

국 통계청은 품질확인작업을 실시하여,추정 센서스인구가 설득력이 있

으며,수치가 정확도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이것은 집합수

의 품질진단을 포함하여,성별,연령별,지역별,그리고 사회경제 특성

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검하는 차를 포함한다.이 작업은 반

으로 2001년 센서스에서와 유사한 차를 밟게 될 것이며,품질확인을 해

서 추가 인 자료를 자료하게 될 것이다.추가 인 자료로는 (1)연앙 추계인

구 (2)국민건강보험 명부에 기재된 사람의 수 (3)사회보장 련 정보 (4)

교육 정보 (5) 규모 표본조사를 이용하여 추정된 인구의 특성들 (6) 국

통계청이 주 하는 센서스 데이터베이스의 표본을 이용하는 장기연구

(LongitudinalStudies)(7)센서스 본조사에서 수집된 방문자 정보 (8)인구

분석( :성비,사망력비)등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추가 으로, 국 통계청은 특정 지역의 체 인 특성에 하여 조감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몇 가지 질 정보를 수집하게 될 것이다.질 정

보는 센서스 자료처리 과정에서 수집되는 리정보나 자료원에 하여 수집

된 정보들이 포함될 정으로 되어 있다.추정 센서스인구를 받아들일 것인

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기 에, 문가 패 을 조직하

여 모든 지방자치체에 하여 각종 증거들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이것은

은 남자인구를 추정하기 하여, 은 여자의 추정치는 옳은 수치라고 가정

하고,설득력 있는 목표성비(targetsexratio)를 이용하는 략을 구사하게

될 것이다.품질확인작업은 지역별, 국수 ,그리고 특수목 의 추정인구를

고려 상에 넣도록 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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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이스라엘의 2008년 통합센서스 품질 리

1.이스라엘의 통합센서스 도입 사

이스라엘은 건국 이 에,5차례의 센서스가 있었는데 2회는 오토만제국

(OttomanEmpire)통치시기에 실시되었고,3회는 국의 임통치 기간에

실시되었다.1931년 국 임통지당국에 의하여,1931년에 실시된 이스라엘

건국 이 마지막으로 실시된 센서스는 성별,연령,혼인상태,종교 등의

1922년 센서스 조사항목에 시민권,직업,산업,문자해득,활동제약 등에

한 자료를 수집하 다.이 센서스는 당시 이스라엘 인구에 한 풍부한 정보

를 수집하 다.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이후부터 2008년 12월 행정자료와 표본조사를 동

시에 이용하는 통합센서스를 실시하기 까지,모두 5차례의 통센서스를

실시하 다. 최 의 센서스는 1948년 11월 이스라엘 통계국(CentralBureau

ofStatistics)이 내무부(DepartmentoftheInterior)와 력하여 실시하 는

데,당시 센서스의 일차 목 은 이스라엘 국민의 인구 장을 작성하고 제

헌의회를 구성하기 한 국회의원 선거에 국민에게 신분증을 교부하는

것이었다.1948년의 이스라엘 센서스는 통계자료의 토 를 구축하는데 도움

이 되었고,인구 장은 출생․사망 등 인구동태, 출입,입출국, 련

자료에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매월 업데이트되기 시작하 다.

1948년 센서스 이후,이스라엘에서는 1961년,1972년,1983년,1995년에 모

두 4차례의 센서스가 실시되었다.이들 센서스는 1948년 센서스와는 통행제

한 없이 실시되었고,내용도 다르기는 했지만,2단계에 걸쳐 실시되었다.제1

단계에서, 장조사원은 조사 상자의 거처를 방문하여,모든 거주자에 한

인구통계의 기본항목에 한 자료를 수집하 다.제2단계에서는 장조사원

이 체 가구의 20%만을 상으로 하여,사회,경제,인구통계에 련된 항

목에 하여 추가 인 조사를 실시하 다.

이스라엘의 1961년 제2회 센서스는 기획시 부터 “과학 ”센서스(scientific

census)로 정의되었으며,인구조사의 포 범 를 개선하기 하여,인구 장

의 자료를 폭넓게 이용하기 시작하 다.당시,이스라엘 센서스는 방법론이

나 연구결과에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센서스 으며,인구 장의 활용범

는 지속 으로 확 되기 시작했다.1961년 센서스는 제1단계로, 국민을

상으로 인구통계의 기본항목에 한 자료를 확보하고,사회경제통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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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서는 제2단계의 조사로 체 가구의 20%를 상으로 하여 실시되었

다.

이스라엘의 1972년 센서스는 1961년 센서스와 마찬가지로 실시되었다.

1982년 센서스에서는 컴퓨터가 두 로 사용되었다. 비단계에서 인구 장의

기본 자료를 조사표에 인쇄하 으며,자료처리단계에서는 컴퓨터로 센서스

통계보고서를 작성하 다.

1983년 센서스에서는 조사 상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에서 변화가

있었다.종 센서스와 같이 자료 수집은 두 단계로 실시되었다.제1단계에

서는 두 종류의 조사표가 조사 상자들에게 배포되었다.인구통계에 한 기

본사항을 포함하는 수항목 조사표는 국민의 80%에게 배포되었고,인구

통계 기본사항만이 아니라 사회경제 련 상세항목에 한 질문을 포함하는

표본항목 조사표는 국민의 20%에게 배포되었다.제2단계에서는 장조사

원이 응답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조사표를 수거하 으며,방문시 에 조사

표에 해당 문항에 응답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조사 상자의 조를 얻

어서 해당 문항에 한 응답을 기재하도록 하 다.여기서,제1단계에서 조

사표를 응답자들이 직 기입하고 제2단계에서 장조사원은 조사표의 수집

응답 부실기재를 개선하는데 시간을 할애함으로 해서, 장조사원의 부담

을 경감하고,센서스의 포 범 와 응답내용의 품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

었다.

이스라엘의 제5회 인구주택센서스는 1995년에 실시되었는데,1983년 센서

스와 비슷한 방식으로 실시되었지만, 지실사 부문에서 컴퓨터화된 지도제

작시스템(computerizedmappingsystem)이나 조사표 수과정에서 학 독

시스템(opticalreadersystem)의 도입으로 표 되는 첨단 테크놀로지가 이용

되기 시작하 다.이러한 변화로 말미암아, 체 인구의 100% 집계와 센서스

인구에 속하는 가구 등 모집단의 포 범 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지실사 작업을 더욱 더 쉽게 만들었고,정확하고 품질이 우수한 정보를 획

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앞에서 지 하 지만,이스라엘의 센서스 조사표에는 국민을 상으로

하는 인구통계 련 문항과 국민의 일부만이 응답하는 사회경제 련 통

계에 한 문항이 있다.조사항목의 내용이나 문항구성은 사회경제의 변화

양상에 부응하여,센서스 실시시 마다 변화하 지만,센서스의 기본항목은

처음부터 그 로 보존되어서 시계열 비교연구를 하는데 그리 큰 문제가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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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스라엘 2008년 통합센서스의 방법론과 핵심 차

이스라엘은 2008년 사후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통합센서스를 실시하 다.

그 이유는 두 차례의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통합센서스가 센서스 운 의 실

태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하 기 때문

이다.센서스의 사후평가는 센서스 자체가 행정자료,특히 1948년부터 도입

되어 꾸 히 개선되어 왔던 인구 장과 이를 보완하는 체가구의 20% 표본

조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통합센서스 다는 사실을 이용하는데 심을 기울

다.센서스 자료 수집 차는 노트북 컴퓨터(lab-topcomputer)를 이용하여

100% 자동화되었으며, 지실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매일 센서스 데이터베이

스로 송되도록 되어 있었다. 재,이스라엘 통합센서스의 완 한 평가작

업은 완료되지 않았지만, 부분의 평가요소는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

문에,그 에서 요한 사항을 몇 가지 정리하여,우리나라의 2010년 총조

사의 사후조사를 2015년 등록센서스 추진에 활용하는 방안에 참고하는데 아

이디어를 얻기 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가.통합센서스의 목

이스라엘의 2008년 통합센서스는 인구 장(populationregistry)을 주축 핵

정자료로 하고,다른 행정자료를 추가 으로 검토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한

다.행정자료를 추가 으로 검토하는 이유는 센서스 토 자료인 “인구 장”

에 기재된 사람들이,센서스 인구의 정의에 부합하는 "재 실존자“(在籍實存

,activeperson)인가,아니면 ”재 부재자“(在籍不在 ,inactiveperson)인

가를 확인해야 하고, 가구생성(householdgeneration) 차를 밟아서 ”행

정가족“(administrativefamilies)이라 불리는 실제 가족과 유사한 통계단 를

재구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그러나 문제는 행정자료가 수집되고 유

지․보수되어야 할 필요성, 차,규정,법률 등에 따라 그 자료의 품질에는

천태만상의 차이가 있다는 이다.특히 행정자료의 문제 은 유엔의 인구주

택총조사의 매뉴얼이 원칙이나 권고사항에 의거하여 작성되는 센서스의 정

의나 필요성과는 거리가 있다는 사실이다.이스라엘 통계청은 이러한 행정자

료의 문제 을 보완하기 하여 두 개의 표본조사를 설계하고,그 표본조사

를 행정자료와 연계하는 이른바 통합센서스(integrated census)를 실시하게

되었던 것이다.따라서 이스라엘 통합센서스에서 표본조사의 주목 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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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① 주축 행정자료인 “인구 장”의 품질을 평가하고 이를 토 로 이스라

엘 체의 “상주인구”(usual-residentpopulation)와 이들의 지리 분포

상황에 한 추정치를 조정하는 것

② 통계지역(SA,statisticalareas)와 이보다 은 지역에 하여 인구와

가구의 인구 사회경제 련 특성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이스라엘

통합센서스의 주축 자료는 인구 장이고 두 개의 상호 독립된 표본추출

임을 사용하여 표본조사를 두 차례 실시한다.처음의 표본조사는 인

구 장의 포 범 의 과소정도를 추정하기 하여,센서스 목 으로 특별

히 구축된 지리 데이터베이스(geographicdatabase)를 이용하여 지역표

본(area-basedsample)을 추출하여 실시되는 조사이다. 해당 데이터베이

스에는 이스라엘 국을 포 하는 4만개의 셀(cell)이 있고 각 셀은 평균

50개의 가구(최 30개 정도에서 최 70개 정도의 가구)로 이루어진다.

한편, 하나의 표본조사는 인구 장에서 표본을 추출하는데,조사결과

는 인구 장의 포 범 의 과다정도를 추정하는데 이용한다.

나. 지실사 작업

첫 번째의 표본조사에 해서는 이스라엘의 지실사 작업은 산화된 조

사표가 CAPI(computer-assistedpersonalinterviewing)방식으로 리된다.

두 번째의 표본조사인 인구 장 표본은 화면 조사, 곧 CATI

(computer-assistedtelephoneinterviewing)로 리된다. 지실사 작업을

하여, 국을 12개 지역으로 나 며, 장실사는 2009년에 3개월 동안 실시

되었는데,처음 1개월은 장투입요원의 훈련,오리엔테이션,표본으로 추출

된 건물 주택에 한 표지부착 등에 한 할애되었고,나머지 7주는 실제

자료를 수집하는데 할애되었다.2008년 이스라엘 센서스는 센서스 기 시

을 12월 27일 자정으로 하 다.

다.통합행정 장

 

인구 장(populationRegistry)에는 1948년 이스라엘 건국과 더불어 실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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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스에서 인구 장이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이스라엘의 모든 국민과 “

주권자”(permanentresidents)에 한 기록이 들어있다.이스라엘에 더 이상

주하지 않는 사람들은 법 으로 “재 부재자”(inactiveperson)지 를 얻

게 된다.(“재 부재자”의 지 는 사망하거나 이스라엘 내무부에 공식 으로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통지한 사람에게 용된

다.)아주 연령이 많은 사람(통상,110세 이상인 사람)이나 장기간 인구 장

에 업데이트된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사람은 “재 부재자”라는 꼬리표(flag)

를 할당하여,이들은 해당 모집단의 구성원이 아닐 개연성이 단히 크다는

것을 표시한다.이스라엘을 마지막으로 출국한 후 인구 장의 정보를 한 번

도 업데이트하지 않아서 장기간,연속 으로 이스라엘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단될 수 있는 사람의 인구 장 기록은 “재 부재자(?)”(possibly

inactive person)라는 꼬리표를 달고,인구 장에서 "거처주소"(residential

address)를 삭제한다. 앞에서 언 된 꼬리표는 이스라엘 내무부가 행정목

으로 할당하는 것이다.모든 유형의 “재 부재자”로 표시된 거주자는 이스라

엘의 단원제 국회 크네세트(Knesset)와 지방의회 선거인명부에서 삭제된다.

통합행정 장(IAF,integratedadministrativefile)에 포함되는 보조 행정자료

에는 (1)국민보험기구(NationalInsuranceInstitute) 일 (건강보험이나 아

동수당,장애자/활동제약 수당 등의 사회보조 에 한 자격을 구체화하는

국간건강보험을 리한 기구의 행정자료) (2) 력사용자 명부(list of

electricitymeters) (3)자동차 등록자 명부(listsofvehicleregistration)등이

있다.

보조 행정자료는 주소를 업데이트하고,“행정가족”(administrativefamilies)

을 생성하기 하여 사용한다.통합행정 일의 품질 특히 행정가족의 품질은

재까지 계속 평가 상으로 진단을 받아왔다.

라.지리정보기반의 품질

 

이스라엘의 2008년 통합센서스에서 센서스 실시 이 의 3차례에 비과정

에서 지리 포 범 에 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구체 으로,그 차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등록주소(registeredaddress)가 없는 지역(마을)에 해서는 지리정보시

스템을 이용하여 지리좌표(geo-code)를 개발함으로 해서, 치추 을 개

선하는 방법을 도입하 다.이 차는 센서스 개시 12개월 에 실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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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상 가구의 비율 83%

완 응답 조사표 비율 78%

부분응답 조사표 비율 5%

무응답 주택(주택 폐쇄,비어있는 집 는 상업용 건물) 9%

응답 거부 가구 4%
자료:CentralBureau ofStatistics(2009),Quality Assessmentsofthe2008

integratedcensus Israel

<  9-13> 스라엘 2008  스 1단계 본 사 집계결과 

었으며,경계표를 산화된 “빌딩/건물” 이어에 추가되었다.

② 건물에 하여 포 범 를 평가하는 작업이 센서스 실시 1개월 에

실시되었다.경계표는 인쇄된 종이지도에 지리좌표 리자(Geographic

Coordinators)들이 직 손으로 추가하 다.3094개의 경계표가 50개 지

역(마을)에서 컴퓨터화된 이어로 추가되었고,약 900개의 경표는 재

컴퓨터화된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었지만,우선은 종이 지도에

손으로 추가되었다.

③ 건축물 이어는 표본으로 추출된 셀 안에서 새로운 건물에 해서는

업데이트를 하는데 필요하 다.표본 셀은 지리정보 지실사를 개시하기

15개월 에 리즈(freeze)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되었다. 컴퓨터화

된 자료는 년도 데이터베이스와 조 검토하 다.표본추출 단계에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지 않은 신축건물은 지실사 직 단계에서 추가

되었다.( 장조사원이 표본으로 추출된 건물 안에 모든 거처를 리스트했

으며,종이지도 에 락된 건물들을 추가했다.실제로 표본으로 추출된

셀 안에서 원래 리스트에 181,001개 건물이 있었는데,이 건물 수의 5%

에 해당하는 9,032개 건물이 추가되었다.)신축건물 수는 항공사진을 촬

하여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시작한 후, 지실사를 하는 시

까지 약 2년 동안에 걸친 시간을 고려하면,기 범 를 벗어나지 않은 것

으로 단하 다.다만 2년이란 시간이 주요 심사 으며,지리좌표

리자들이 수행했던 별도의 업무는 지실사 요원들이 수행해야 할 업무

들 때문에 제작된 종이지도를 손으로 직 업데이트하는 것이었다.

마.제1단계 센서스 표본조사(과소정도 평가용)

이스라엘의 2008년 센서스의 품질평가는 5개 차원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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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상 가구의 비율 83%

완 응답 조사표 비율 78%

부분응답 조사표 비율 5%

무응답 주택(주택 폐쇄,비어있는 집 는 상업용 건물) 9%

응답 거부 가구 4%
자료:CentralBureau ofStatistics(2009),Quality Assessmentsofthe2008

integratedcensus Israel

<  9-14> 스라엘 2008  스 1단계 본 사 집계결과 

단에 의하여 평가되었다.

① 표본조사의 포 범 :조사 상 가구가 있는 단 주택이 최고 +6%에

서 최 -21%의 범 에서 지실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치할 것

으로 당 에는 상했으나,실제로는 그 수치보다 평균 5%가 은 단

주택이 지실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것으로 밝 졌다. 

지실사 조사원은 <표 9-14>에 제시된 표본조사의 집계결과에서 조사

상 가구의 최종지 를 확정하기 에 각각의 단 거처를 최소 5회 이

상을 방문하 다.

② 지실사 조사원의 상 자에 의한 신뢰도 평가목 의 화 재조사:표

본조사에서 추출된 조사 상 가구의 약 5%를 화로 다시 하여 해

당 가구에 지실사 조사원이 방문하 는가를 확인하 다. 지실사 조사

원의 잘못된 행동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었음을 상 자의 보고서는 확인

하 다.

③ 온라인 일 성 검사(on-lineconsistencytests): 이스라엘의 2008년 센

서스 표본조사의 조사표는 네덜란드 통계청이 개발한 BLAISE Survey

Software를 사용하 는데 이 로그램 내부에는 일 성 검사 도구가 포

함되어 있다.일 성을 검하는 라미터로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경고”(warning)d이고 다른 하나는 “오류”(error)이다.이스라엘의

2008년 센서스 표본조사의 CAI(Computer-assistedinterviewing)에 기록

된 인터뷰 내용에 하여 일 성 검을 하지 않고 있다.

④ 온라인 타당도 신뢰도 평가(on-lineassessmentofvalidityand

reliability)-센서스 표본조사에 한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 청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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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유형 라미터 입증유형 조작 정의

고의 으로 가구

원수를 축소한다.

가구원수

가구원수를 이웃

지역의 평균 가구

원수와 비교한다.

평균가구원수에 표

편차에 해당되는

수치를 더한 것보

다 많다

가구원수의 빈

번한 업데이트

가구 리스트에서

빈번하게 삭제한

다.

2%-3% 의심스럽다.

>5% 가능성이

다

조사 상자로부터

얻은 정보가 아니

다.

식별번호(ID)의

복제

동일한 조사원에

한 모든 종

기록에서 동일한

식별번호를 가진

기록이 하나 이상

인 경우

5%-10% 의심스럽

다.> 10% 가능성

이 다

확실하게 잘못

된 식별번호

(ID)다.

식별번호가 인구

장에 없거나 재

부재자의 것이

다

<5% 의심스럽다.>

5% 가능성이 다

불규칙한 분포

를 보이는 생년

월일

생년월일 구성요

소의 분포

30%-40% 의심스럽

다.> 40% 가능성

이 다

질문을 건 뛰고

있다.

“공 부한 다,”

“공부하지 않았

다”의 빈도

그러한 문항을 가

진 응답의 수

10%-20% 의심스럽

다.> 20% 가능성

이 다
“잘 모르겠다,”

“응답거부”의

빈도

4개 이상의 그러

한 응답을 가진

문항의 수

10%-20% 의심스럽

다.> 20% 가능성

이 다

핵심변수의 락

이름의 락
락된 변수를 가

진 사람의 비율

1%-5% 의심스럽다.

>5% 가능성이

다

성씨의 락
락된 변수를 가

진 사람의 비율

1%-5% 의심스럽다.

>5% 가능성이

다

이름/생년월일

의 락

락된 변수를 가

진 사람의 비율

1%-5% 의심스럽다.

>5% 가능성이

다
자료:CentralBureauofStatistics(2009),QualityAssessmentsofthe2008integrated

census Israel

<  9-15> 스라엘 통 스  On-line Query System    

스템”(on-lineauditingsystem)이 개발되었다.이러한 시스템의 필요성

은 2006년 센서스 시범조사에서 제기되었다.당시 몇 명의 지실사 조사

원이 업수당을 지 받는 임시직원으로 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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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작업량을 축소하려고 했기 때문에,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하여 온라

인 청취 시스템이 개발되었다.표본조사 자료를 매일 이스라엘 통계국으

로 송하게 함으로 해서,조사표 응답내용의 일 성 검은 물론 송된

자료와 지실사 조사원의 업무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이

차를 이용하여, 지실사 조사원의 잘못된 행동을 색출하 으며 지실

사 지역과 지역본부의 상 자에게 해당사실을 즉시 통지하 다. 날

의 자료 송에 하여 다음 날 아침 사 에 정의된 몇 가지 질문을 하도

록 하 다.이들 질문은 그 필요성과 가능성이 센서스 시범조사 후에 정

의된 것이기 때문에,센서스 이 에 직 테스트를 거치지 못했다.새로

운 질문들이 이 과정에 추가되었다(<표 9-15>참고).

조사원 성명,비행유형,비행 사례별,수 ,문항 수,기록 수를 매일매일

지역 책임자와 본부에 인터넷으로 달되었다.시스템 자체는 완 하지

는 않았지만, 하 고 아주 탄력성이 있었고,질문들이 곧장 추가되고

수정되었다.

⑤ 센서스 표본조사 결과를 통합행정 일(IAF)와 매칭작업을 한 결과―입수

한 매칭정보 라미터의 품질. 매칭작업의 최종결과는 <그림 9-5>에 제

시되어 있다.이스라엘의 2008년 센서스에서 지실시에서 수집된 자료

를 통합행정 일의 자료와 매칭을 하는 작업을 통합센서스 방법론에서

핵심 인 것이다.매칭은 원래 이스라엘 거주자에 해서만 가능했는데,

가구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주민은 98.3%가 매칭에 성공하 으며,시설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주민은 95.8%가 매칭에 성공하 다.이 결과는 인구

장과 센서스 표본조사에서 얻은 매칭정보의 품질이 합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바.제2단계 표본조사(과다정도 평가용)

제2단계 표본조사와 련하여,이스라엘 2008년 센서스의 품질평가는 다른

차 사용하여 실시되었다.

① 제1차 평가 차는 지역본부 직원이 면 결과,특히 음성녹음의 표본들

을 청취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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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익명의 연속 인 추 을 지역본부의 문가가 화 면 결과의 표본들

에 하여 실시하여 타당성과 신뢰도를 평가한다.

③ 셋째는 지실사에서 락된 가구와 가구원의 비율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실사에서 악되지 않았지만 제2단계 화조사에서 “등록주

소”(registeredaddress)에 발견된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다.이 결과는

지실사에 락된 사람의 수를 추정하는데 사용한다.제2단계 표본조사에

의하면,응답자 4만 2337명 에서 센서스 기 시 의 주소가 인구등록

에 보고된 주소와 동일한 것으로 응답하 으며,약 1%의 응답자가 지

실사에서 분명히 락되었다.이것은 가구는 면 상이었으나 조사표에

서 성명이 락되었었던 사람 는 체 가구가 통째로 락된 사람들을

포함한다.

사.자동 편집․임퓨테이션 차

이스라엘의 2008년 통합센서스는 자동 차를 이용하면,이 차의 용

상이 되지 못하는 나머지 사례들에게 해서만 손으로 처리된다.편집

임퓨테이션 차는 100% 자동으로 처리된다. 자동 차는 시성

(timeliness)과 일 성(consistency)을 확보하기 하여 개발되었다.

① 조사 상자의 응답에 따라 조사표에 입력된 텍스트에서 “기타”(other)

범주에 할당된 해답 ― 텍스트의 문자열(string)을 보고 단하는 자동

으로 “할당될 수 있는 특별한 범주가 없음”이라고 확인한다.이상의 “기

타”범주로 할당된 것 15%가 이 편집․임퓨테이션 차에 의하여 특

별범주에 할당되었다.

② 경제 련 산업 주 직업에 하여,자동 코딩 시스템(automated

codingsystem)이 활용되었다.응답 기록의 75%는 자동으로 코딩되었으

며,그 자동 코딩의 품질을 평가한 후 5%는 수동으로 코딩되었다.나

머지 25%는 컴퓨터의 지원을 받는 코딩 시스템(computer-assisted

codingsystem)을 이용하여 수동으로 코딩되었으며,이 코딩 작업에 8개

월에 걸쳐 25명의 코딩담당 임시직원이 할당되었다.수동으로 코딩된 기

록의 10%는 다른 코딩담당 임시직원에 의하여 무작 로 다시 코딩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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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완료하 다.상호 모순된 코딩작업 결과는 문가의 지시 로 다시

코딩작업을 완료하 다.

③ NIM (Nearest-Neighborhood Imputation Methodology)과 CANCEIS

(CanadianCensusEditandImputationSystem)을 이용하여,인구통계와

사회경제 련 정보에 하여 자동화된 편집 임퓨테이션 차를 수행

한다.편집 임퓨테이션 차에 한 논의는 EvaRotenberg의 UNECE

WorkSession에서 2009년 10월에 발표된 논문 “이스라엘 통합센서스 편

집 보정 차”(EDITINGTHEINTEGRATEDCENSUSIN ISRAEL)에

수록되어 있다 (Rotenberg,E,2009,Nuchâtel,Switzerland,5-7October

2009).

아.매칭작업의 최종결과

이스라엘 통계청은 2008년 통합센서스에서 이론 으로 매칭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여,매칭과정의 결과는 가구조사는 98.3%이고 시설조사

는 95.8%에 이른다고 발표하 다. 지실사 결과는 매칭률이 최 95% 수

에 이를 것이라고 상했는데,이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995년의

센서스 결과를 토 로 작성한 “난(難)조사”(hardtocontact)집단(지역별,

인종/종족별 부분인구 집단)의 경우에는 매칭률이 90%의 범 에 있다.이들

결과는 지역별로 인종/종족별로 산재하는 집단으로 조사 상자로 선정하기

가 쉽지 않은 부분인구를 구성하기 때문에,이들을 상으로 집 인 홍보

로그램을 마련하 다.통합센서스는 두 개의 큰 표본조사(인구의 20%에 해

당하는 표본조사)와 시설가구에 해서는 수집계로 지실사를 실시하 는

데,이러한 노력은 표본으로 추출된 가구에 해서 좀 더 집 할 수 있는 계

기가 되고,모집단 체의 응답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었다.

이스라엘 2008년 센서스의 최종결과는 재 일차결과가 배포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통계청은 센서스 운 의 모든 단계에서 자동화된 편집․임퓨테이

션 차의 이용이 시간과 노력을 약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단한다.특

히,이스라엘의 2008년 센서스에서 센서스 결과를 평가하는데,통합행정 장

의 기록과 표본조사의 기록을 조하여 이원시스템추정법을 용하여,센서

스 표본조사가 통센서스에서 실시되는 품질평가수단인 “사후조

사”(post-enumerationsurvey)의 기능을 체하 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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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5> 과 집계 평가  본 사  매칭결과 

제6 종합 결론

본 에서,이 연구에서 2010년 사후조사를 어떻게 지혜롭게 2015년 등록

센서스를 활용할 것인가에 해서,가장 요한 것은 2010년의 사후조사는

조사통계의 기반을 이루는 것이고,그것과 기록을 검하게 되는 주민등록,

가족 계등록,건축물 장의 등록사항은 행정자료이기 때문에,흔히들 말하

는 이원시스템추정(dualsystem estimation)의 기법을 용할 수 있다는 이

다.활용의 제1단계는 통계조사와 행정자료의 기록을 조한 결과,통계조사

(사후조사) 비 행정자료의 락(omission)을 추정하여,그것을 보완하는 계

수를 작성하는 것이고,다른 하나는 통계조사(사후조사) 비 행정자료의 과

다(excess)를 색출하고,그 과다의 성격을 좀 더 정교하게 분석하여 순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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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excess)의 정도를 악하여 그것을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하여,모집단

인구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순과다의 추정은 2015년

의 주민등록,가족 계등록,건축물 장 등의 활용에서 주민등록의 순과다를

측정하는 것이 핵심 쟁 이 될 것이라고 단하며,이를 한 방법론은 물

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사방법론(researchmethodology)과 법률․제

도 환경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여기서 우리나라가 2015년에 정하고 있는 등록센서스의 실시

와 련하여,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사후조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

가를 정리하여 두고자 한다.

먼 ,본 연구는 아마도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가 통센서스로서는 마지

막 센서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이 때문에 재의 행정자료 이용가능성

과 련하여,모집단 체의 특성을 행정자료로 획득하는 것이 단히 어려

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그것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교육,고용 등의 일차 조사항목에 하여 센서스 통계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다음은 주민등록,가족 계등록부,건축물

장을 이용하여,센서스의 수항목에 해당하는 조사항목을 바탕으로 하여,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센서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연구자는 2010년 본조사 응답내용을 이기(移記)한 것만 가지고도 매칭을

해서,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의 과소범 를 추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고 생각한다.다만, 조사 자체에 등록지 주소(placeofregistration)와 상주

지 주소(placeofusualresidence)와의 불일치도(discordance)를 검하는

것은 향후 등록센서스의 포 범 를 추정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단한다.이것은 사실상,등록지 주소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별도의 주소에

거주함으로 해서,응답자가 사후조사의 용어를 빌린다면,“잘못된 포 범

에 의한 과다집계”(wronginclusion)가 된다는 것인데,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등록센서스의 비작업,특히 행정자료를 센서스 데이터베이스를 비하는

과정에서 단히 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국의 OneNumberCensusProject의 방법론도 사실상 우리나

라의 장래 등록센서스 추진사업에서 그 로 용될 수 있다고 단하고 있

다.실제로,2010년 12월 말에 만에서 실시 정으로 되어 있는 등록센서스

는 우리나라가 실시하게 될 2015년의 등록센서스이고,그 추정방법론은 비추

정방법론(ratioestimationmethodology)에 근거하고 있다(臺灣行政院 主計處.

2004,2009,2010a,2010b,2010c).다시, 국의 OneNumberCensusProject

에서 실제로 그들의 사후조사인 센서스 범 조사의 표본규모는 우리나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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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조사의 2배에 해당하는 규모인데,그 표본조사를 가지고 국의 2010년 센

서스에서 고질 인 문제가 되어왔던 과소집계(undercount)의 문제를 해결하

고자 노력하고 있다.그러나 최근에 성립된 국의 보수당 연립정부는 더 이

상 센서스 비용부담이 무나 크고,무응답자의 비율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

로 증가하는 가운데,더 이상 통 센서스를 실시하지 말고,늦어도 2020

년까지 북유럽에서 실시되고 있는 등록센서스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구자는 국이 등록센서스로 이행하든 하지 않던 계없이, 국의 One

NumberCensusProject의 방법론 성과는 그 로 국에서 향후 추진되는

등록센서스의 각종 조사객체를 추정하는 핵심 방법론으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는 2010년 사후조사의 효과 인 활용을 하여, 국센서스에서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구체 으로,우리나라도 2010년 사후조사를

극 으로 활용하기 하여 특정 지역의 체 인 특성에 하여 조감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몇 가지 질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필요한

다.질 정보는 센서스 자료처리 과정에서 수집되는 리정보나 자료원에

하여 수집된 정보들이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우리나라가 최종 으로 이스

라엘식의 부분등록센서스(partiallyregister-basedcensus) 는 통합 센서스

(integratedcensus)를 실시하고,센서스 데이터베이스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추정 센서스인구를 작성하고,종국 으로 통계청의 고 문가 회의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기 에,

문가 패 을 조직하여 모든 추정지역들에 하여 각종 증거들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가령,성비의 경우 은 남자인구를 추정하기 하여, 은 여자

의 추정치는 옳은 수치라고 가정하고,설득력 있는 목표성비(targetsex

ratio)를 이용하는 략을 구사하여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2008년 사후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통합센서스를 실시하 다.

그 이유는 두 차례의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통합센서스가 센서스 운 의 실

태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하 기 때문

이다.센서스의 사후평가는 센서스 자체가 행정자료,특히 1948년부터 도입

되어 꾸 히 개선되어 왔던 인구 장과 이를 보완하는 체가구의 20% 표본

조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통합센서스 다는 사실을 이용하는데 심을 기울

다.센서스 자료 수집 차는 노트북 컴퓨터(labtopcomputer)를 이용하여

100% 자동화되었으며, 지실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매일 센서스 데이터베이

스로 송되도록 되어 있었다. 재,이스라엘 통합센서스의 완 한 평가작

업은 완료되지 않았지만, 부분의 평가요소는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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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그 에서 요한 사항을 몇 가지 정리하여,우리나라의 2010년 총조

사의 사후조사를 2015년 등록센서스 추진에 활용하는 방안에 참고하는데 아

이디어를 얻기 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센서스가 갑자기 통센서스에서 부분 등록센서스,곧

통합센서스로 이행하 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이

스라엘 통계청은 통합센서스를 실시하기 에도 꾸 히 그들의 인구 장의

주민식별번호를 인구주택총조사에 활용하여 왔으며,20% 표본조사를 실시하

고 나아가 인구 장의 과다범 를 확인하기 한 제2단계 표본조사는 통

인 재방문조사(reconciliationinterview)보다 한층 더 높은 조사로서 인구통

계의 정확성이나 포 범 를 검하고,나아가 사회경제 련 부문의 각종

통계를 작성하기 하여,인구 장정보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식을 연구하고,

각종 추정방법 특히 이원시스템추정법을 이용하여 인구 장 등의 센서스 데

이터베이스를 보정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왔다.특히,그들이 쟁국가로서

통합센서스를 실시하기 부터,조사 상 지역의 주소명부를 지리정보기반

(geographicinformationinfrastructure)과 긴 하게 연계시킴으로 해서,인구

장의 주소와 센서스 표본조사라는 “사후조사”의 일부기능을 담당하는 통

계조사의 주소 간에 다소 불완 한 매칭률을 극 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을

수 있도록 하 다. 재,그들은 센서스 데이터베이스를 보정하는데 있어

서,주로 기증자 임퓨테이션(donorimputation)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던 것을

재는 가 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그러니까,우리나라의 경

우도 센서스 데이터베이스의 보정방법을 임퓨테이션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기증자 임퓨테이션의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에 하여 결정을 내려야 할 것

이다.

센서스는 목표인구(targetpopulation)을 포함한 조사객체의 규모와 특성에

한 질문에 해답을 제공한다.이러한 과정을 해결하기 한 센서스 방법론

은 최근까지 끊임없이 반 하여 왔다. 의 인구주택총조사는 통계 방법

론 지시하는 두 가지의 상호 연 된 구성요소,바로 자료원(datasource)와

자료수집의 범 (scopeofdatacollection)에 의하여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통 센서스는 사실상 3년마다 실시되었던 것으로,행정자료

를 범하게 이용하는 것이었다.20세기에 들어서,일제강 기에 시작되었고

해방이후에도 꾸 히 계속되었던 센서스는 모두 모집단에서 직 도출된 정

보를 수집하 는데,이것을 오히려 통 센서스라고 명명하 다.21세기

두에는,센서스는 이제 모집단에 직 수집한다기보다는 등록부나 행정자

료를 안 정보원으로 이용하거나,모집단에서 생성된 정보를 개선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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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6>  료수집  식에  스  형

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하 다.통계청이 직 구축하고 유지/보수

하는 등록부는 간 인 자료수집이라기보다는 직 이고,지속 으로 진행

되는 자료수집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만약 이러한 유형의 등록부가 모집단

자체의 정보를 직 이용하는 것이고,자료수집기 이 센서스 목 으로 다른

행정기록을 이용하는 통계청이라면,향후의 센서스는 통합센서스라고 불러도

마땅할 것이다.자료원에 따른 센서스 유형의 모습은 <그림 9-6>에 제시되어

있다.자료원은 양축에 제시되고,이들은 모집단 는 행정자료이다.자료원

들의 계가 직선 이라는 가정 아래서, 각선의 형태로 제시된 별들은 센

서스의 상이한 유형을 보여 다.두개의 양극단(polarextremes)은 통센서

스와 행정자료를 100% 이용하는 등록센서스이다.

센서스의 정보원이 무엇이든 계없이,센서스의 최종 일은 목표모집단을

표하고, 체 모집단에 한 모습을 체계 으로 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모집단의 모습은 이제,더 이상 단순한 스냅 샷(snapshot)이며, 제한

된 시간의 범 안에서는 모집단을 표하는 것이어야 한다.그것은 여러 시

의 자료를 선택한 결과이며 한 자료의 선택에도 향을 미치게 된다.이

러한 새로운 신축성은 특정 시 이 아니라 다양한 시 에서의 실체를 표

하는 것이며,규칙 으로 업데이트되지 않는 자료를 센서스 목 으로 사용되

는 것을 허용한다.

두 번째의 요소와 련하여,자료수집의 범 는 완 집계(fullenum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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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도 있고 모집단의 일부를 상으로 하는 표본조사로 실시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센서스에서 수조사와 표본조사가 동시에 실시되었던 1970년

이후에도,센서스의 행정구역과 인구분야의 조사항목은 수조사를 통하여

획득되었으며,사회경제항목은 표본조사를 통하여 획득되었다. 재는 북유

럽의 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는 물론 부유럽의 독일,오스트리아,스 스,

그리고 아시아의 싱가포르, 만,이스라엘 등을 심으로 검토할 때,행정자

료와 통계조사의 양자가 서로 조화되고 있다.인구부문은 랑스나 미국과

같이 순환표본을 통하여 수집되는 경우도 있고,교육 는 고용부문의 사회

경제 특성은 련 체 모집단을 포 할 수도 있다.통계법이나 센서스 운

에 한 법률은 여 히 많은 국가에서 수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최근

의 통계 방법론은 모집단의 일부를 추출하여 실시되는 표본조사를 통하여

센서스 목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정보원의 선

택과 자료의 선택과 련된 통합 센서스 방식(holisticcensusapproach)은

본 연구에서 검토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사후조사와 같은 표본조사는

센서스 통계의 각종 추정치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부분의 방법론에서부터

자료수집에 이르기까지 부분의 센서스 방법론의 주요 측면의 핵심 요소

를 개발하는데 요한 공헌을 하게 될 것이라고 단한다.

우리나라가 2015년에 등록센서스 특히 행정자료에 보완 표본조사를 결합

하는 통합형 센서스(integratedcensus)를 구상함에 있어서,장소,자료원,자

료,포 범 의 다양한 속성들의 조합은 다양한 센서스 유형들이 자리 잡게

되는 기둥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우리는 주민등

록,가족 계등록부,건축물 장 등의 핵심 인 행정자료와 모집단의 10-20%

에 해당하는 표본을 추출하여 실시되는 보완 인 표본조사를 통합하는 새로

운 센서스 실시와 련하여 본 장에서 논의되는 2015년 등록센서스를 비

하기 하여 2010년의 사후조사를 이용하는 다양한 시뮬 이션 시산과 행정

자료를 가 치 부여(weighting) 는 임퓨테이션(imputation)에 의하여 보완

하는 차는 센서스 자료원의 통합 기반을 구축하는 주춧돌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을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 록



1.한국 (통계법,통계법시행령,인구주택총조사규칙)

2.일본 (통계법,국세조사령)

3.싱가포르 (통계법,센서스법)

4. 만 (통계법)

5.이스라엘 (통계법,센서스시행령)

6.독일 (연방통계법,센서스 비법,센서스법)

7.스 스 (연방통계법,연방통계조사 실시에 한 시행령,

연방센서스법,연방센서스 시행령)

8.네덜란드 (통계법)

9.스웨덴 (통계법,스웨덴 통계업무에 한 시행령)

10.덴마크(통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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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계법

[시행 2010.7.1][법률 제10196호,2010.3.31,일부개정]통계청(통계정책과)

042-481-2524기획재정부(통계정책과)

제1장 총칙

제1조(목 )이 법은 통계의 작성ㆍ보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

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통계는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 으로 수행하기 한 공공자원으

로서 사회발 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성ㆍ보 이용되어야 한다.

②통계는 정확성ㆍ시의성 일 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 인 방법에 따라 작

성되어야 한다.

③통계는 개인이나 법인 는 단체 등의 비 이 보장되는 범 안에서 리 보

ㆍ이용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9.4.1>

1."통계"란 통계작성기 이 정부정책의 수립ㆍ평가 는 경제ㆍ사회 상의 연구

ㆍ분석 등에 활용할 목 으로 산업ㆍ물가ㆍ인구ㆍ주택ㆍ문화ㆍ환경 등 특정

의 집단이나 상 등에 하여 직 는 다른 기 이나 법인 는 단체 등

(이하 "기 등"이라 한다)에 임ㆍ 탁하여 작성하는 수량 정보를 말한

다.다만,통계작성기 이 내부 으로 사용할 목 으로 작성하는 수량 정

보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정보를 제외한다.

2."지정통계"란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통계를 말한다.

3."통계작성기 "이란 앙행정기 ㆍ지방자치단체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

은 통계작성지정기 을 말한다.

4."통계자료"란 통계작성기 이 통계의 작성을 하여 수집ㆍ취득 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공공기 "이란 앙행정기 ,지방자치단체 다음 각 목의 기 을 말한다.

가.「공공기 의 운 에 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

나.「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다.「유아교육법」,「 ㆍ 등교육법법」,「고등교육법」,그 밖의 다른 법

률에 따라 설립된 각 학교

라.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제4조(국가 등의 책무)①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 과 기본이념을 구

하기 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통계청장은 통계가 사회발 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통계에 한 사항을 종합

으로 조정ㆍ정비하고,통계의 작성ㆍ보 이용을 확 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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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통계작성기 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하여 질문을 받거나 자료제출 등의 요청

을 받고 답변을 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는 단체 등(이하 "통

계응답자"라 한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비 이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통계작성기 의 장은 통계의 작성 는 보 에 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

통계종사자"라 한다)의 교류,통계작성기법의 공동연구와 개발 통계자료의 공유

등을 하여 서로 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통계의 날)국가는 통계의 요성에 한 국민 의식수 을 높이고 통계

이용을 활성화하기 하여 매년 9월 1일을 통계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한

다.[본조신설 2009.4.1]

제5조(다른 법률과의 계)① 통계의 작성ㆍ보 이용에 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계 행정기 의 장은 통계의 작성ㆍ보 이용에 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

는 법령을 제정ㆍ개정 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과 의하여야

한다.

제2장 통계의 작성ㆍ보 이용 기반 구축

제5조의2(국가통계 원회)① 통계의 작성ㆍ보 이용에 한 사항을 심의ㆍ의

결하기 하여 기획재정부장 소속으로 국가통계 원회(이하 " 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통계제도의 개선ㆍ발 에 한 사항

2.새로운 통계의 개발 등 장ㆍ단기 통계발 계획에 한 사항

3.유사ㆍ 복 통계의 조정,통폐합 통계작성기 간 력에 한 사항

4.통계품질진단 개선 등 품질 리에 한 사항

5.통계 표 분류 등 통계의 작성ㆍ보 이용의 기 에 한 사항

6.행정자료의 활용에 한 사항

7.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 이용에 한 사항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원회는 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원으로 구성하되,기획재정부장

이 원장이 된다.

④ 원회의 구성ㆍ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제6조(통계책임 의 지정 운 )①통계작성기 의 장은 소 통계의 작성ㆍ보

이용에 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 하게 하기 하여 소속 직원 에

서 통계책임 을 지정ㆍ운 하여야 한다.이 경우 지정 상자의 범 는 통령령

으로 정한다.<개정 2010.3.31>

1.통계작성기 소속 기 의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품질 리에 한 사무

2.다른 통계작성기 과의 력에 한 사무

3.통계 자연인이 포함된 경우 성별로 구분한 성별통계 작성 보 에 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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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그 밖에 소 통계의 작성ㆍ보 이용에 한 사무

②통계작성기 의 장은 통계책임 을 지정 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통계청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통계작성기 의 인력 산 확보)①통계작성기 의 장은 통계의 작성

보 에 필요한 인력과 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 의 통계 작성 보 에 필요한 인력과 산이 히

부족하다고 단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 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과 산의 확보

를 권고할 수 있다.

제8조(통계에 한 교육 통계교육기본계획 수립 등)①통계청장은 통계종사자

의 자질향상을 하여 통계에 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3.31>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 으로 실시하기 하여 종합 이고 체계

인 교육 일정ㆍ과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계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10.3.31>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통계작성기 의 장은 극 조하여야 하고,통계

종사자는 극 참여하여야 한다.<개정 2010.3.31>

④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 의 장에게 자체 통계교육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개

정 2010.3.31>

⑤제1항 제4항에 따른 교육 상자의 범 ,교육내용,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3.31>

[제목개정 2010.3.31]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①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 보 의 제반과정에 하여

10년의 범 안에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통계품질진단(이하 "정기통계

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다만,작성주기가 10년의 범 안에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과하는 통계의 경우에는 그 통계를 작성하는 해 는

그 다음 해에 실시할 수 있다.

②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정기

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는 해의 2월 말일까지 통계작성기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정기통계품질진단의 상 통계

2.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시기 방법

3.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의 활용계획

4.그 밖에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에 하여 필요한 사항

③정기통계품질진단은 제35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통계작성기 에 한 방문 확

인,통계응답자에 한 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통계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 이거나 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간 내에 실시하 던 통계와 제11조에 따른 자체통계품질진단을 한 통계

그 품질이 우수하다고 단되는 통계에 하여는 정기통계품질진단을 면제할 수

있다.

⑤통계청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계 통계

작성기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의 수립,정기통계품질진단의 방법 차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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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수시통계품질진단)①통계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

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이 하되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통계에 하

여는 수시로 통계품질진단(이하 "수시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통계청장은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는 때에는 해당 통계작성기 에 미리 수

시통계품질진단의 사유ㆍ시기 방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9조제3항 제5항은 수시통계품질진단에 하여 용한다.

④수시통계품질진단의 방법 차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1조(자체통계품질진단)①통계작성기 의 장은 소 통계에 하여 매년 통계

품질진단(이하 "자체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다만,작성주기가

1년을 과하는 통계의 경우에는 그 통계를 작성하는 해 는 그 다음 해에 실시

할 수 있다.

②통계작성기 의 장은 소 통계에 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 는 수시통계품질

진단을 받은 때에는 그 연도의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통계작성기 의 장은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차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2조(통계의 작성ㆍ보 에 한 사무에 한 개선요구 등)①통계청장은 정기통

계품질진단ㆍ수시통계품질진단 는 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의 반 는 유사하거

나 복된 통계의 조정 등 통계의 신뢰성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 의 장에게 통계 작성의 지ㆍ

변경이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 에 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통계작성기 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산ㆍ인력 기술 등의 지원)①통계청장은 통계의 발 을 하여 매년

산의 범 안에서 통계작성기 이나 통계의 교육ㆍ개발ㆍ진흥ㆍ품질진단 는

홍보에 한 사업을 하는 기 등에 하여 그 운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

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②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 의 장으로부터 통계의 작성 보 에 필요한 자문이나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극 조하여야 한다.

제14조(국제 력)통계청장은 통계의 발 을 하여 국제기구ㆍ외국정부 는 외

국기 과의 교류ㆍ 력,통계작성기법의 공동개발ㆍ 수,외국 통계종사자의 연수,

그 밖의 기술지원 등에 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3장 통계작성지정기 지정통계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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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통계작성지정기 의 지정)①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ㆍ보 이용을

진하기 하여 정부정책의 수립ㆍ평가 는 경제ㆍ사회 상의 연구ㆍ분석 등에 이

용되는 수량 정보를 작성하고 있거나 작성하고자 하는 기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기 등을 통계작성지정기 으로 지정할 수 있다.이 경우 지정요건은

통계작성 조직 산,통계작성계획 등을 고려하여 통령령으로 정한다.

②통계청장은 정부정책의 수립ㆍ평가 는 경제ㆍ사회 상의 연구ㆍ분석 등에 이

용되는 수량 정보를 작성하고 있는 기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신청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통계작성지정기 의 지정신청,지정의 차 방법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통계작성지정기 지정의 취소)①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 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제12조제2항을 반하여 통계 작성의 지ㆍ변경요구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

ㆍ보 에 한 사무의 개선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제18조제1항을 반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새로운 통계를 작

성한 경우 는 통계의 작성을 지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4.제20조제1항을 반하여 통계청장과 의를 하지 아니하고 통계를 작성한 경

우 는 통계의 작성을 지하거나 의를 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5.제35조제2항을 반하여 통계청장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②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 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다만,제2호의 경우로서 해당 통계작성지정기 의 장이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기 한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취소를 유 할 수 있다.

1.통계작성지정기 의 장이 당해 통계작성지정기 의 지정을 취소하여 것을

신청하는 경우

2.제19조에 따른 통계작성 승인의 취소로 인하여 더 이상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소 통계가 없게 되는 경우

③제1항 제2항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 지정의 취소가 있는 경우 해당 통계작

성지정기 이 작성하고 있는 통계에 한 제17조의 지정 는 제18조의 승인은 각

각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지정취소)①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 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ㆍ평가 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한다.

1. 국을 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2.지역발 을 한 정책수립 평가의 기 자료가 되는 통계

3.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4.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

는 통계

5.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통계청장이 인정하는 통계

②통계청장은 지정통계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통계청장은 지정통계를 지정하거나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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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지정통계 지정의 차 방법과 제3항에 따른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통계의 작성ㆍ보 이용

제1 통계의 작성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①통계작성기 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종류,목 ,조사 상,조사방법,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승인을 받

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한

같다.

②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조사 는 보고의 상ㆍ목 방법 등 그

내용이 동일 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표본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통계

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조사 는 보고의 상 는 목 등이 특정 이익집단 는 특정부문에 편

되거나 리 인 목 으로 작성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목 으로 작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③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이 경우 승

인을 한 통계의 명칭,통계작성기 의 명칭 등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통계작성 승인의 취소)①통계청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통

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제12조제2항을 반하여 통계 작성의 지ㆍ변경요구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

ㆍ보 에 한 사무의 개선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제22조제2항을 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 분류를 따르지 아니

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 분류와 다른 기 을 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4.정부정책의 수립ㆍ평가 는 경제ㆍ사회 상의 연구ㆍ분석에의 활용도가 낮

은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통계가 지정통계인 경우에는 승인취소와 동시에 지

정통계의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이 경우

승인을 취소한 통계의 명칭,통계작성기 의 명칭 등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통계작성의 의)①통계작성기 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통계를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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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그 법률에서 정하지 아

니한 사항에 하여는 미리 통계청장과 의하여야 한다. 의를 거친 사항을 변

경하거나 의를 거친 통계의 작성을 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한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

다.

제21조(통계작성의 권고)①통계청장은 경제ㆍ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련 기 등에 이를 권고할 수 있다.

②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통계를 작성하는 기 등에 하여는 그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인력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표 분류)①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 이 동일한 기 에 따라 통계를 작성

할 수 있도록 국제표 분류를 기 으로 산업,직업,질병ㆍ사인(死因)등에 한

표 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계 기 의 장과

의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기 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작성ㆍ

고시하는 표 분류에 따라야 한다.다만,통계의 작성목 상 불가피하게 표 분류

와 다른 기 을 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통계청장은 표 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ㆍ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 분

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통계작성에 한 조)①통계작성기 의 장은 제18조제1항 는 제20조제

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의를 거친 통계를 작성하기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 통계작성기 의 장에게 조를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조요청을 받은

계 통계작성기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에 소요된 경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조를 요청한 기 이 부담한다.다만,작성된 통계를 조의 요청을 받

은 기 에서도 활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서로 의하여 소요경비를 분담할 수 있

다.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① 앙행정기 의 장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 의 장에게 행정자료(공공기 이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여 리하고 있는 문서ㆍ 장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산자료를

말하며,통계자료를 제외한다.이하 같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9.4.1>

1.삭제<2009.4.1>

2.삭제<2009.4.1>

3.삭제<2009.4.1>

4.삭제<2009.4.1>

②공공기 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국가기 ,

개인과 기업의 한 비 의 침해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범 방법 등에 하여는 요

청기 의 장과 제공기 의 장이 의하여 결정하되,제공기 의 장은 요청기 의

장에게 행정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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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용방법ㆍ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하여 제한을 하거나 행정

자료의 안 성 확보를 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

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공공기 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는 이를 통계작성 외의 목

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행정자료 제공기 의 장은 요청기 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요청한 정보보호조치

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을 반하는 경우에는 행정자료의 제공을 지 는 제

한할 수 있다.

제25조(자료제출명령)① 앙행정기 의 장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통계의

작성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 는 단체 등에 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 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지정통계의 작성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1항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의 차 방법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

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실지조사)①통계의 작성에 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통계의 작성을

한 조사 는 확인을 하여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하

여 계인에게 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②지정통계의 작성을 한 조사 는 확인에 있어 제1항에 따른 계 자료의 제출

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직무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계

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 통계의 보 이용

제27조(통계의 공표)①통계작성기 의 장은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

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기 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를 공표하는 때에는 통계이용자가 통계

를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사의 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

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 의 장은 작성한 통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 경우 미리 통계청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공표할 경우 국가안 보장ㆍ질서유지 는 공공복리에 한 지장을 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통계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그 밖에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통계작성기 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표하지 아니한 통계로서 그 사유가 소멸되

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이 경우 미리 통계청장과 의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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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통계작성기 의 장은 제1항 는 제4항에 따라 통계를 공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통계의 보 )①통계작성기 의 장은 통계를 공표하는 때에는 국민들이 신

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②통계청장은 제27조제5항 제2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통계결과와 통계간행물

그 발간내역을 통계이용자에게 리 제공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

축ㆍ연계 통합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통계청장은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연계 통합 등을 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통계작성기 이 보유하는 데이터베이스자료 등 세부 인 통계 련 자료를 제

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요구를 받은 통계작성기 의 장은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기 의 장이 통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에는 표 화

된 통계데이터베이스 분류코드로 작성하여야 한다.통계데이터베이스 분류코드의

표 화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9.4.1>

제29조(통계간행물의 발간 등)①통계작성기 의 장은 통계의 원활한 보 을 하

여 통계간행물(통계 통계자료를 수록한 간행물을 말하며, 자매체를 이용한 것

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을 직 발간 는 매하거나 다른 기 등에 탁하여 발

간 는 매하게 할 수 있다.

②통계작성기 의 장은 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그 통계

간행물 발간내역을 지체 없이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통계간행물의 명

칭 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발간을 지한 경우에도 한 같다.

제30조(통계자료의 제공)①통계작성기 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다른 통계작성기 에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요청을

받은 통계작성기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기 의 장은 다른 통계작성기 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때에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

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다만,다른 통계작성기 의 장이 통계의 작

성을 한 방문조사ㆍ 화조사ㆍ우편조사 등에 따른 표본조사의 표본으로 사용하

기 하여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때에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는 단체 등

이 식별되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기 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는 이를 제공받은 목

외의 목 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통계자료의 제공방법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통계자료의 이용)①특정의 상에 한 수량 정보를 작성하거나 학술연

구를 한 목 으로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작성기 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통계작성기 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통계자료의 사용목 ㆍ

내용 범 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

야 한다.이 경우 통계작성기 의 장은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는 단체 등을 식

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 의 장은 해당 통계자료를 다른 자료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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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계함으로써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는 단체 등의 식별이 가능하게 되는 경

우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기 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는 이를 제공받은 목

외의 목 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통계자료의 제공방법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통계응답자의 의무 보호 등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통계응답자는 통계의 작성에 한 사무에 종

사하는 자로부터 통계의 작성을 목 으로 질문 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하여 성실하게 응답하

여야 한다.

제33조(비 의 보호)①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는 단체 등의 비 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통계의 작성을 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는 단체 등의 비 에 속하는 자

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 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통계종사자,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는 통계작성기

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부 는 일부를 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

사하 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 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

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보칙

제35조(자료제출요구)①통계청장은 이 법에 따른 직무수행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 의 장에게 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통계청장의 요구를 받은 통계작성기 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6조( 법행 의 시정 요구 등)①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 (통계작성지정기 을

제외한다)이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행 를 한 경우에는

당해 기 의 장에게 그 반행 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는 때에는 그 반행 의 재발 방지 는 그

반행 에 하여 책임이 있는 계자에 한 문책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그 반행 에 하여 책임이 있는 통계종사자 는 계 공무원에

한 주의 는 징계 처분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통계작성기 의 장은 지체 없이 그 반행

의 시정 는 그 반행 에 하여 책임이 있는 통계종사자 는 계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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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주의 는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통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 임 탁)①이 법에 따른 앙행정기 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 의 장이나 특별시장ㆍ 역시장ㆍ도지사

는 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을 포함한다)에게 임하거나 다른 행정기 의 장 는

통계작성지정기 에 탁할 수 있다.<개정 2009.4.1>

②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소속 기 는 통계의 개발ㆍ진흥 는 통계품질진단에 한 사업을 하

는 기 등에 임 는 탁할 수 있다.

1.통계의 작성(통계의 작성을 한 조사를 포함한다) 홍보

2.제8조의 통계교육

3.제9조의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4.제14조의 통계작성기법의 공동개발ㆍ 수 외국 통계종사자의 연수

5.제31조의 통계자료의 제공

제38조(벌칙 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29조제1항 제37조제2항제1호(통계의 홍

보를 제외한다) 제3호에 따라 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 등의 임직원은 「형

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

다.

제7장 벌칙

제39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는 1천

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1.통계의 작성을 목 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

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는 단체 등의 비 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2.통계의 작성을 목 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

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는 단체 등의 비 에 속하는 사항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3.통계작성기 에서 통계의 작성 는 보 을 하여 수집ㆍ보유 는 리하

고 있는 조사표 등 기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는 말소하거나 통

계자료를 고의 으로 조작한 자.다만,통계작성기 내부에서 내용검토

차 는 통계작성기법에 따라 조사오류 는 입력오류 등을 수정 는 변경

한 자를 제외한다.

제40조(양벌규정)법인 는 단체의 표자나 법인ㆍ단체 는 개인의 리인,사

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는 개인의 업무에 하여 제39조의 반

행 를 하면 그 행 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

의 벌 형을 과(科)한다.다만,법인ㆍ단체 는 개인이 그 반행 를 방지하기

하여 해당 업무에 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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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과태료)①제22조제3항을 반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통계작성지정기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2조제2항을 반하여 통계의 작성의 지ㆍ변경요구나 그 밖에 통계의 작

성ㆍ보 에 한 사무의 개선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제18조제1항을 반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계를 작성한 경

우 는 통계의 작성을 지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3.제20조제1항을 반하여 통계청장과 의를 하지 아니하고 통계를 작성한 경

우 는 통계의 작성을 지하거나 의를 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4.제22조제2항을 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 분류를 따르지 아니

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 분류와 다른 기 을 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5.제27조제1항을 반하여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반

하여 통계청장과 의를 하지 아니하고 통계를 공표하는 경우

6.제27조제3항을 반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을 반하여 통계청장에게 통계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제28조제3항 후단을 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8.제35조제2항을 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

1.제24조제4항을 반하여 공공기 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비 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다)를 제공받은 목 외의 목 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2.제25조제3항을 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거부 는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3.제26조제2항을 반하여 계 자료의 제출요구 는 응답요구를 거부ㆍ방해

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는 응답을 한 자

4.제30조제3항 는 제31조제4항을 반하여 통계작성기 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비 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다)를 제공받은 목 외의 목 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5.제34조를 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항(비 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다)을

업무 외의 목 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④ 제1항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통계청장이,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앙행정

기 의 장(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과태료 처분의 상자가 통계작성

지정기 의 통계 작성에 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

나 질문을 받은 자 는 통계작성지정기 으로부터 통계자료를 제공받은 자이거나

통계작성지정기 의 통계종사자,통계종사자 던 자 는 통계작성지정기 으로부

터 통계 작성업무의 부 는 일부를 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 던

자인 경우에는 통계청장)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부과ㆍ징수한다.<신설 2008.12.31>

제42조 삭제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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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0196호,2010.3.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의 통계법 시행령

[시행 2010.7.1][ 통령령 제22226호,2010.6.29,일부개정]통계청(통계정책과)

042-481-2524기획재정부(통계정책과)

제1장 총칙

제1조(목 )이 은 「통계법」에서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 으로 한다.

제2조(법 용 상이 아닌 수량 정보)「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

호 단서에서 " 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수량 정보를

말한다.

1.통계작성기 이 그 기 의 리ㆍ운 이나 일상 인 업무수행 등에 내부 으

로 사용할 목 으로 작성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량 정보

가.하부조직,소속기 ,산하기 는 계 기 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제

출 받은 황,실 등의 자료를 단순하게 집계하여 작성하는 수량 정보

나.소속 직원이나 회원,이해 계자,서비스 이용자 등 특정 집단의 구성원을

상으로 업무추진 성과나 계획에 한 만족도 등 주 인 인식이나 의식

는 의견을 조사하여 작성하는 수량 정보

2.통계작성기 이 통계를 원활하게 작성하기 한 사 비 는 사후 확인과

정에서 통계작성 상이나 차 는 방법 등의 합성 타당성,오차의

발생여부 등을 확인ㆍ 검하기 하여 시험 으로 작성하는 수량 정보

3.통계작성기 에 소속된 직원이 개인 인 학술연구의 목 으로 연구 논문이나

보고서 등에 수록하기 하여 작성하는 수량 정보

4.그 밖에 통계작성기 이 정부정책의 수립ㆍ평가나 경제ㆍ사회 상의 연구ㆍ

분석 등 사회공공의 이익을 목 으로 작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수량 정보

제2장 통계의 작성ㆍ보 이용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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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통계책임 의 지정)① 통계작성기 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통계책

임 을 지정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 의 통계 련 사무를 총 하거

나 통계 련 사무와 한 련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에

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7.1>

1. 앙행정기 ：고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는 이에 하는 자

2.지방자치단체

가.특별시ㆍ 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

등에 한 규정」 제10조와 별표 2 는 제12조와 별표 7에 따라 본청에 두

는 실장ㆍ국장의 직 기 에 해당하는 자

나.시ㆍ군ㆍ자치구：「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 등에 한 규

정」 제14조와 별표 3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 을 말한다)ㆍ국장의 직

기 에 해당하는 자.다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 등에

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실ㆍ국을 두지 아니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

는 같은 규정 별표 3 본청에 두는 실장(과장 을 말한다)ㆍ과장ㆍ담당

의 직 기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 ：임원 는 이에 하는 자

② 통계작성기 의 장은 통계책임 이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효율 으

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계담당인력의 확보 배치 등을 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2010.6.29>

제5조(통계에 한 교육 상자의 범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통계에 한 교육

상자의 범 는 통계작성기 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무에 종사하고 있거

나 종사할 정인 자로 한다.<개정 2010.6.29>

1.통계기획사무

2.통계조사사무

3.통계처리사무

4.통계분석사무

5.통계품질 리사무

6.통계분류사무

7.통계보 사무

8.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 는 이용과 련된 사무

제6조(통계에 한 교육의 내용)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통계에 한 교육의 내용

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6.29>

1.통계의 기획,조사,처리,분석 는 결과표 작성 등에 한 이론과 실무

2.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계품질진단제도 등 통계품질 리

에 한 이론과 실무

3.법 제22조에 따른 산업,직업,질병ㆍ사인(死因)등 표 분류에 한 이론과

실무

4.법 제30조와 법 제31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과 개인정보의 보호기법 등

통계의 보 과 이용에 한 이론과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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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 는 이용과 련된 이론과 실무

제7조(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기간 등)법 제9조제1항 본문과 단서에서 " 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하고,같은 조 제4항에서 "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간"이란 3년을 말한다.

제8조(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 수립 시의 고려 사항)통계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통계품질진단(이하 "정기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하여 정기통

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년도 정기통계품질진단의 결과

2.통계청과 통계작성기 간 통계품질진단 조체계의 구축ㆍ운 과 개선

3.정기통계품질진단 련 인력ㆍ 산 등의 운용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①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하여 정기

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통계작성인력과 조직, 산규모 등 통계작성의 환경

2.통계작성 기획,자료수집,자료처리와 분석 등 통계작성의 차

3.통계의 이용 빈도,통계이용의 편리성 등 통계활용의 실태

4.표 분류 등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수 여부

5.그 밖에 통계의 정확성과 시의성(時宜性)등을 검하기 하여 통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계청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통계 그 품질이 우수하다고 단되

는 통계에 한 사례를 리 알려야 한다.

제10조(정기통계품질진단의 수행자)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에게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다만,해당 통계의 작성에

계하 거나 계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개정 2010.6.29>

1.통계작성기 에서 통계의 작성이나 보 에 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통

계종사자"라 한다)

2.통계의 작성ㆍ보 ㆍ이용 는 품질 리와 련된 이론과 방법 등에 한 연

구ㆍ개발 활동을 하거나 이와 련된 사업을 직 수행하는 기 이나 법인

는 단체 등(이하 "기 등"이라 한다)의 소속 임직원 는 회원

3.통계 분야,품질 리 분야,그 밖에 경제ㆍ사회ㆍ인구 등 통계품질진단 상

인 통계와 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나.연구기 에서 5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연구 원으로서 박사학 를 소

지한 자

제11조(통계작성기 에 한 방문 확인 등)① 제10조에 따라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수행하는 자(이하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자"라 한다)는 진단 상인 통계를 작성

하는 통계작성기 을 직 방문하거나 화ㆍ팩스ㆍ우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우편을 포함한다)등을 이용하여 통계종사자를 포함한 계인에게 질문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통계작성기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조하여야 한다.

②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직 방문하여 확인하려면 그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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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2조(통계응답자에 한 지 확인 등)①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자는 진단

상인 통계와 그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응답

자(통계의 작성을 하여 질문을 받거나 자료제출 등의 요청을 받고 답변을 하거

나 자료제출 등을 한 개인이나 법인 는 단체 등을 말한다)를 직 방문하거나

화ㆍ팩스ㆍ우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우편을 포함한다)등을 이용하여 통계

조사의 실시 여부,통계조사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직 방문하여 확인하려면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3조(수시통계품질진단계획의 수립 통보)통계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계품질진단(이하 "수시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된 수시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기 5일

까지 해당 통계작성기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수시통계품질진단의 상

2.수시통계품질진단의 사유

3.수시통계품질진단의 시기와 방법

4.그 밖에 수시통계품질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수시통계품질진단의 내용 방법 등)수시통계품질진단에 하여는 정기

통계품질진단에 한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용한다.이 경우 "정기통계

품질진단"은 "수시통계품질진단"으로 본다.

제15조(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차 등)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 의 장이

소 통계에 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통계품질진단(이하 "자체통계품질진단"

이라 한다)을 자율 이고 효율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된 자체통계품질진단 지침서를 통계작성기 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자체통계품질진단의 기

2.자체통계품질진단의 항목

3.자체통계품질진단의 차와 방법

4.그 밖에 자체통계품질진단에 필요한 사항

② 통계작성기 의 장은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려면 제1항의 자체통계품질진

단 지침서를 따라야 한다.

③ 통계작성기 의 장은 매년 자체통계품질진단의 상 통계,시기와 방법,결과의

활용계획 등을 포함한 자체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3월 31일까지 통계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통계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통계품질진단계획을 검토하고,수정ㆍ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기 까지 이를 통계작성기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통계의 작성ㆍ보 에 한 사무에 한 개선 등의 이행)① 통계작성기

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의 지ㆍ변경이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

ㆍ보 에 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

내에 요구 사항에 한 이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정당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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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계작성기 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이행

계획에서 정한 날까지 통계의 작성ㆍ보 에 한 사무 개선 등의 이행을 마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 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결과나 이행계획이

모자란다고 단되면 추가 인 사무 개선의 이행이나 이행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요

구할 수 있다.

제17조(통계의 작성ㆍ보 에 한 사무에 한 개선 등의 확인)통계청장은 법 제

12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기 의 장에게 통계 작성의 지ㆍ변경이나 그 밖에 통

계의 작성ㆍ보 에 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한 경우에는 요구한 사항의 이행 상황

결과를 정기 으로 제출하게 하거나 통계청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통계작성지정기 지정통계의 지정 등

제18조(통계작성지정기 의 지정요건)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 으

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통계의 작성과 보 에 필요한 조직,인력과 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거나 구

체 인 확보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3.구체 이고 실 할 수 있는 통계의 작성ㆍ보 에 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제19조(통계작성지정기 의 지정신청 지정)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

성지정기 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 등의 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신청서에는 제18조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야 한다.<개정 2008.2.29>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수하면 신청한 기 등이 제18조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

한 기 등의 장에게 문서( 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이 경우 지정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 야 한다.

③ 통계청장은 제출 받은 신청 서류에 모자람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지정요건을 확

인하기 하여 추가 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한 기

등의 장에게 신청서류를 수정ㆍ보완하거나 계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

구할 수 있다.

제20조(통계작성지정기 지정의 취소)① 통계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

계작성지정기 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통계작성지

정기 의 장에게 개선 요구의 이행,지정요건의 충족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지정기 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구받은 조치를 하고,그 결과를 통계

청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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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 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통계작성지정기 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통계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 의 지정을 취소하면 해당 기 의 장

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 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이 경우

문서에는 취소의 근거와 이유를 밝 야 한다.

제21조(통계작성지정기 지정취소의 유 )① 통계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어 통계작성지정기 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해당

통계작성지정기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통계작성지정기 의 장이 30일 이내에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기 한 계획(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통계를 작성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제출하면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 의 지정취소를 유 할 수 있다.<개정 2009.7.1>

③ 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 이 제2항에 따른 계획에서 정한 날까지 새로운 통

계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그 통계작성지정기 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통계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 의 지정을 취소하면 해당 기 의 장

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 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이 경우

문서에는 취소의 근거와 이유를 밝 야 한다.

제22조(지정통계 지정의 신청 처리)① 통계작성기 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 통계(법 제18조제1항 단에 따른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새로

운 통계를 포함한다)에 하여 지정통계의 지정을 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하는 신청서( 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신청

서에는 법 제17조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문서를 포함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수하면 신청한 통계가 법 제17조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통계

작성기 의 장에게 문서( 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이 경우 지정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 야 한다.

③ 통계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류에 모자람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지정요건을 확인

하기 하여 추가 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한 기간을 정하여 통계작성기

의 장에게 신청서류를 수정ㆍ보완하거나 계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다.

④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통계의 지정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

1.지정통계의 명칭

2.통계작성기 의 명칭

3.통계작성승인번호 는 통계작성 의번호

4.지정통계의 지정 연월일

5.지정통계의 작성 목

6.지정통계의 작성 상

7.지정통계의 작성 주기

8.지정통계의 작성 방법

제23조(지정통계의 지정취소)① 통계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해당 통계작성기 의 장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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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기 의 장은 제1항의 요구에 따라 지정요건을 갖추고,그 결과를 통계

청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 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기간까지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해당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통계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하면 해당 통계작성기 의 장

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 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이 경우

문서에는 취소의 근거와 이유를 밝 야 한다.

⑤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통계의 지정취소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

1.지정통계의 명칭

2.통계작성기 의 명칭

3.통계작성승인번호 는 통계작성 의번호

4.지정통계의 지정 연월일

5.지정통계의 지정취소 연월일

6.지정통계의 지정취소 사유

제4장 통계의 작성ㆍ보 이용

제1 통계의 작성

제24조(통계작성의 승인의 신청 승인)① 통계작성기 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단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작성을 한 조사ㆍ보고 등 자료수집을

시작하기 30일 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부득이한 사유로 30일 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까지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수하면 이를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

하고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 의 장에게 문서( 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이 경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 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

1.통계의 명칭

2.통계작성기 의 명칭

3.통계작성승인번호

4.통계작성의 목

5.통계작성의 상

6.통계작성의 주기

7.통계작성의 방법

제25조(통계작성의 승인 사항)법 제18조제1항에서 "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9.7.1>

1.통계의 명칭 종류

2.통계의 작성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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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통계작성의 사항.다만,작성의 사항이 자연인이면 성별 구분을 포함한다.

4.통계작성의 상.다만,작성의 상이 자연인이면 성별 구분을 포함한다.

5.통계작성의 기 시 ㆍ기간 주기.다만,조사통계의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간

신 통계조사기간을 는다.

6.통계작성의 방법

7.자료수집 체계

8.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는 기 (법 제22조에 따른 표 분류 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 을 말한다)

9.조사표,보고서식 통계표 등 통계의 작성이나 공표와 련된 서식

제26조(통계작성의 변경ㆍ 지 승인의 신청 처리 등)① 통계작성기 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후단에 따라 통계작성의 변경이나 지에 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작성을 한 조사ㆍ보고 등 자료수집을 시작하기 20일 까지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부득이한 사유로 20일 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그 사유서를 첨부하

여 10일 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수하면 이를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

하고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 의 장에게 문서( 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이 경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 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계청장으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은 통계를 작성한 통계작성기

의 장은 그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 간행물을 발간하면 변경 내용과 변경 사

유를 밝 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통계작성의 변경이나 지에 한 승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통계의 명칭

2.통계작성기 의 명칭

3.통계작성승인번호

4.통계작성의 변경 는 지의 연월일

5.통계작성 변경 내용과 그 사유 는 지 사유

제27조(통계작성 승인의 취소)① 통계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해당 통계작성기 의 장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기 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통계청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 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해당통계의 작성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통계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해당 기 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 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이 경우 문서

에는 취소의 근거와 이유를 밝 야 한다.

⑤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통계작성의 승인취소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

1.통계의 명칭

2.통계작성기 의 명칭

3.통계작성승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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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통계작성의 승인취소 연월일

5.통계작성의 승인취소 사유

제28조(통계작성의 의요청 의)① 통계작성기 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

단에 따라 통계작성을 한 조사ㆍ보고 등 자료수집을 시작하기 30일 까지 통계

청장에게 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다만,부득이한 사유로 30일 까지 의를 요

청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까지 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 요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하여 그에 한 의견을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 의 장에게 문서( 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 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 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의와 지 의에 하여는 제1항과 제2항

을 용한다.이 경우 "30일"을 "20일"로,"15일"을 "10일"로 본다.

④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의를 거친 통계를 작성한 통계작성기 의

장은 그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 간행물을 발간하려면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밝 야 한다.

제29조(통계작성승인번호 는 통계작성 의번호의 부여)통계청장은 법 제18조제

1항 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이나 의를 한 때에는 그 통계에 하여 통

계작성승인번호 는 통계작성 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0조(통계작성을 한 보고의 요구 등)① 앙행정기 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의를 거친

통계 각종 보고에 의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원활하게 작성하기 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면 그 소속기 의 장이나 그 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정된

날까지 통계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요구한 앙행정기 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고가 지정된 날까지 도달하지 아니하면 각각 3일의 기간을 정하여 두 차례 독

할 수 있다.이 경우 독 을 받은 보고 기 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결과를

요구 기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통계작성을 한 조사지침의 제정 등)법 제18조제1항 는 법 제20조제1

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의를 거친 통계 조사를 통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원

활하게 작성하기 하여 필요하면 조사의 상,항목,방법,그 밖에 해당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ㆍ부령 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조사표 등의 기재 사항)통계작성기 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는 법 제

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의를 거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그 조사표

는 보고서식 등 작성서식의 표지에 통계의 명칭,통계작성기 의 명칭 통계작

성승인번호 는 통계작성 의번호를 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통계승인

( 의)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33조(정책통계기반평가의 차 방법)① 앙행정기 의 장은 소 법령의

제정 는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거나 종 의 정책과 제도의

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통계에 기반한 정책 리를 하여 해당 법령의 제

정 는 개정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ㆍ평가에 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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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의 구비 여부 등에 한 평가(이하 "정책통계기반평가"라 한다)를 통계청장에

게 요청하여야 한다.다만,국가안보,행정 차,행정 조직,민사ㆍ상사ㆍ형사,소송

차,재 ,행형 등 정책통계기반평가가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통계청장이 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앙행정기 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통계기반평가를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책통계기반평가요청서( 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법령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주요 정책 제도

2.법령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정책 제도의 집행ㆍ평가에 합한 통계

그 구비 여부

3.통계에 한 개발ㆍ개선 계획.다만,새로운 통계의 작성 기존 통계의 개선

이 필요한 경우에만 정책통계기반평가요청서에 포함한다.

③ 통계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정책통계기반평가 제외 상 제2항에 따른

정책통계기반평가요청서의 작성 등에 한 지침을 수립하여 앙행정기 의 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통계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책통계기반평가요청서를 기 로 정책

제도가 통계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 정책 제도 련 통계의 합성

여부,통계 개발ㆍ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의견을 해당 앙행정기 의 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⑤ 앙행정기 의 장은 해당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통계청장의 평가의견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정책통계기반평가를 한 자문)① 통계청장은 합리 이고 객 인 정책

통계기반평가를 하여 필요한 경우 계 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

뢰할 수 있다.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 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경

우 해당 문가에게 산의 범 에서 수당ㆍ여비,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 할

수 있다.

제35조(표 분류의 작성ㆍ수정 차)① 통계청장은 표 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

하려면 「통계법」 제5조의2에 따른 국가통계 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계 기 에 통보하고,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8.6.20,2009.7.1>

② 통계청장은 표 분류를 작성하 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에 고시하

여야 한다.

1.표 분류의 명칭

2.표 분류의 원칙 기

3.표 분류항목표

제36조(표 분류의 작성ㆍ수정 사유 내용)① 통계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 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1.국제표 분류가 작성되거나 수정되는 경우

2.국내의 경제ㆍ사회구조의 변화를 반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그 밖에 표 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라 표 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작성안이나 수정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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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표 분류의 명칭

2.표 분류의 원칙과 기 등 총설

3.표 분류코드 그 명칭 등 표 분류항목표

4.표 분류항목에 한 내용설명

5.수정 표 분류와의 연계표(표 분류를 개정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제37조(표 분류 등의 명시)통계작성기 은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한 표 분류 는 표 분류와 다른 기 의

근거를 밝 야 한다.

제38조(행정자료의 요청 제공 등)① 앙행정기 의 장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 의 장에게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 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어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7.1>

1.요청기 의 명칭과 주소

2.행정자료의 명칭

3.행정자료의 사용 목

4.행정자료의 내용과 범

5.행정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한 조치

6.행정자료의 제공방법

② 공공기 의 장은 제1항의 행정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 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요청 받은 행정자료의 가공 처리에 상

당한 기간이 걸리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제공할 수 없으면 요청

한 앙행정기 의 장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하여 제공기간을 10일 이내

의 범 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9조(행정자료 제공의 외사유)법 제24조제2항에서 " 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

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국가안 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 계 등에 한 향을 미치는 국가기 에

한 행정자료로서 통계의 작성을 하여 제공되면 국가의 한 이익을 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진행 인 재 에 련되거나 범죄의 방,수사,공소의 제기 유지,형의 집

행,교정,보안처분에 한 행정자료로서 통계의 작성을 하여 제공되면 직무수행

을 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개인이나 기업의 신제품 개발,신기술 연구 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 로

유지ㆍ 리되고 있는 생산방법이나 매방법에 한 행정자료로서 통계의 작성을

하여 제공되면 개인이나 기업의 한 업상의 비 을 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개인의 정치 ,종교 는 성 성향이나 생활에 한 행정자료로서 통계의

작성을 하여 제공되면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재산의 보호에 한 지장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40조(자료제출명령의 차 방법)① 앙행정기 의 장 는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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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나 법인 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명하려

면 미리 7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다만,해당 지정통계의 자료수집 완료시

일이 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은 문서( 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되,그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자료제출명령을 받는 자의 성명 는 명칭 주소

2.지정통계의 명칭과 통계작성승인번호 는 통계작성 의번호

3.제출할 자료의 내용

4.자료제출의 기한과 방법

5.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앙행정기 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담당부서 담

당자

6.자료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처분 안내

제41조(자료제출명령의 요청 처리)① 통계작성지정기 의 장은 소 지정통계

의 작성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자료

제출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은 문서( 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되,그 문서에는 제40조제

2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제출명령의 필요성과 성 등을 검토한 후 자료제

출명령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요청한 통계작성지정기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제2 통계의 보 이용

제42조(통계의 공표방법 등)① 법 제27조제1항과 제4항 단에 따른 통계작성결

과의 공표는 언론기 에 한 보도자료 제공,통계간행물 발행, 자매체나 정보통

신망을 통한 자료 제공 등 통계를 리 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통계와 함께 공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그 통계와 련된 것으로 한다.

1.통계의 명칭,작성목 ㆍ 상ㆍ시기ㆍ기간 등 통계의 개요

2.표본추출방법,자료의 수집ㆍ처리ㆍ수정ㆍ보완 분석방법 등 통계의 작성방법

3.오차,무응답의 체방법,무응답률 등 통계의 품질 련 사항

4.주요 용어나 부호에 한 설명,공표 일정,담당자의 연락처 등 이용자 편의를

한 사항

5.그 밖에 통계의 정확한 이용을 하여 필요한 사항

제43조(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 이 공유ㆍ활

용할 수 있도록 법 제28조에 따른 통계데이터베이스(이하 "통계데이터베이스"라 한

다)의 표 분류코드를 작성ㆍ보 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ㆍ 리에 필요한 기술 등을 통계작성기 에

지원할 수 있다.

③ 통계청장은 통계데이터베이스의 원활한 운 을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0.6.29>

④ 통계작성기 의 장은 통계데이터베이스의 통계자료와 설명자료를 주기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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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하고 갱신하여야 한다.<신설 2010.6.29>

[ 문개정 2009.7.1]

제44조(통계간행물의 발간과 매에 한 업무의 탁)① 통계청장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통계간행물의 발간과 매에 한 업무를 제52조제1항의 요건을 갖

춘 기 등 에서 통계청장이 지정하는 기 등에 탁할 수 있다.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 을 지정하면 수탁기 의 명칭, 탁한 업무

의 내용과 처리방법,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5조(제출 상인 통계간행물의 범 )법 제29조제2항 단에서 " 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간행물"이란 통계월보,통계연보,통계연감,통계조사보고서 등 통계작

성의 결과 통계자료(분석 는 해설을 포함한다)의 수록을 주된 목 으로 하는

간행물을 말한다.다만,정책백서,업무편람,연구를 주목 으로 하여 각종 통계자

료를 가공ㆍ분석하여 발간하는 연구결과보고서 는 외 인 공개를 목 으로 하

지 아니하는 기 내부의 업무참고용 통계간행물은 제외한다.

제46조(통계작성기 의 통계자료 요청과 제공)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통계자

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통계작성기 (이하 "요청기 "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 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어 요청하여야 한다.

1.요청기 의 명칭과 주소

2.통계자료의 명칭

3.통계자료의 사용 목

4.통계자료의 내용과 범

5.통계자료의 제공방법

6.통계자료의 보호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통계작성기 (이하 "제공기 "이라 한다)의 장은 요

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공

여부,범 는 방법 등을 결정한 후 요청기 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다만,부득

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제공할 수 없으면 요청기 의 장과 의하여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 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은 자매체에 수록하여 제공하거나,정보통신망

을 통하거나 복사ㆍ출력물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되,요청기 의 장이 지정

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다만,통계자료 는 그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요청기 의

장이 지정한 방법이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공기 의 장은 요청기 의 장과 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④ 제공기 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

는 수수료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47조(통계이용자의 통계자료 신청과 제공)① 법 제31조에 따라 특정의 상에

한 수량 정보를 작성하거나 학술연구를 한 목 으로 통계자료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통계이용자"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 자문서를 포함한다)

에 어 신청하여야 한다.

1.통계이용자의 이름(기 등인 경우에는 기 등의 명칭) 주소

2.통계자료의 명칭

3.통계자료의 사용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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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통계자료의 내용 범

5.통계자료의 제공방법

6.통계자료의 보호방법

② 통계작성기 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심사의 결과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여부 등을 결정한 후 통계이용자

에게 알려야 한다.다만,통계자료의 가공ㆍ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없으면 통계이용자와 의하여 그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 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통계이용자에게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에 하여는 제46조제3항을 용한

다.이 경우 "요청기 의 장"은 "통계이용자"로,"제공기 "은 "통계작성기 "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통계자료 제공에 드는 경비나 수수료는 통계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8조(통계자료의 보호)① 통계작성기 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 는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통계자료를 제공하려면 요청기 의 장 는 통계이용자에게 개인이

나 법인 는 단체 등의 정보 보호 등을 하여 통계자료의 사용 목 ,사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하여 제한을 하거나 제공한 통계자료의 복제 는 여

지,통계자료의 사용 후 폐기 등 통계자료의 안 성 확보를 하여 필요한 조치

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기 의 장은 요청기 의 장이나 통계이용자가 제1항의 제한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가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통계자료

의 제공을 지하거나 통계자료의 제공범 를 제한할 수 있다.

제49조(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설치ㆍ운 )① 통계작성기 의 장은 법 제30조와

법 제31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과 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하여 그 소속으로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회의 조직과 구성ㆍ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통계작성기 의 장

이 정한다.

제50조(비 의 보호를 한 조치)① 통계작성기 의 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통계

작성과정에서 수집된 개인 는 법인이나 단체 등의 비 에 속하는 사항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사표 는 보고서식이나 이를 수록한 산매체,그 밖의 계 자료의

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기 의 장은 통계자료의 처리 는 제공을 다른 통계작성기 는

련 기 에 임하거나 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제한이나

차를 정하고 통계자료의 처리를 임받거나 탁받은 기 으로 하여 이를 지

키도록 하여야 한다.

1.재 임 는 재 탁의 지나 제한에 한 사항

2.통계자료 일의 복제에 한 사항

3.통계자료의 리ㆍ 매에 한 사항

4.그 밖에 법 이 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개인이나 법인 는 단체 등의 비

보호를 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경우에 통계작성기 의 장은 통계자료의 처리 는 제공을 임받거나

탁받은 기 에 하여 통계자료의 처리 황,통계자료 일 입출력자료의

리 등에 한 기록과 실태를 수시로 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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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제51조( 앙행정기 의 장의 권한 임ㆍ 탁)① 앙행정기 의 장은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국을 상으로 하는 인구ㆍ주택ㆍ사업체에 한 총조사 등 각종

통계의 원활한 작성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총리령이

나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 의 장이나 특별시장ㆍ 역시장ㆍ도지사

는 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을 포함한다)에게 임하거나 다른 행정기 의 장이나

통계작성지정기 에 탁할 수 있다.

1.통계작성을 한 조사의 설계(조사구,조사표 표본의 설계를 포함한다)

개발

2.통계조사원(통계조사 지도원,통계조사내용 검토요원을 포함한다)의 모집ㆍ채용

ㆍ교육훈련ㆍ 리 증표 발

3.통계조사표의 배부ㆍ 수ㆍ수집 제출

4.통계조사표의 내용검토ㆍ확인 보완

5.통계조사자료의 입력ㆍ처리 제출

6.통계조사업무의 지도ㆍ감독 홍보

7.수집된 자료의 분석이나 그 밖의 통계작성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앙행정기 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통계자료 이용자의 편의를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계의 보 에 한 권한을 그 소속

기 의 장에게 임하거나 다른 행정기 의 장 는 통계작성지정기 에 탁할

수 있다.

제52조(통계청장의 사무 탁)① 통계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법 제37조제

2항 제1호ㆍ제3호 제5호의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 등 에

서 통계청장이 지정하는 기 등에 탁할 수 있다.

1.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통계의 개발ㆍ진흥이나 통계품질진단에 한 사업을 할 것

3.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4.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신력과 문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 을 지정하면 수탁기 의 명칭, 탁한 업무

의 내용과 처리방법,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장 벌칙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의 부과기 은 별표와 같다.

[ 문개정 2009.7.1]

부칙 <제22226호,2010.6.29>

이 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654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시행 2008.5.28][기획재정부령 제25호,2008.5.28,타법개정]통계청(인구조사과)

042-481-2237기획재정부(인구조사과)

제1조 (목 )이 규칙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된 인구총조사

주택총조사의 실시에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으로 한다.<개정

2005.10.18,2008.5.28>

제2조 (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10.18,

2008.5.28>

1."인구총조사"라 함은 정부가 특정 시 에서 한민국 토내의 인구 가구의

실태를 악하기 하여 실시하는 수조사로서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조사를 말한다.

2."주택총조사"라 함은 정부가 특정 시 에서 한민국 토내의 주택의 실태를

악하기 하여 실시하는 수조사로서 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

ㆍ고시한 조사를 말한다.

3."가구"라 함은 1인이 단독으로 생계를 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사

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하는 생활단 를 말한다.

4."주택"이라 함은 하나 이상의 가구가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5."상주"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서 거주한 기간과 거주하려는 기간을 합한 기간

이 3월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6."조사구"라 함은 조사 상지역을 일정한 기 에 의하여 분할한 조사구역단

를 말한다.

7."조사실시기 "이라 함은 법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

라 인구총조사 주택총조사에 한 통계청장의 권한을 임받아 조사업무

를 수행하는 특별시장ㆍ 역시장ㆍ도지사 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

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조사 상)①인구총조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기 일시에 다음

각호의 자를 상으로 한다.

1. 한민국의 토내에 상주하는 한민국의 국민

2. 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에 공무로 체재 인 자와 그 가족

3. 한민국의 토내에 상주하는 외국인.다만,외국인 군인ㆍ군속ㆍ외교 과

그 가족 국제연합ㆍ외국정부의 공무로 체재 인 자와 그 가족을 제외한

다.

②주택총조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기 일시에 한민국의 토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상으로 한다.다만,주한 외국공 등 외국정부의 공 기

이나 국제기 이 리하고 있는 건축물,국군과 유엔군의 병사,경찰서의

유치장,교도소(구치소ㆍ치료감호소 보호 찰소를 포함한다.이하 같다)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다.<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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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8>

제4조 (조사사항)①인구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하여 실시한다.<개정

2005.10.18>

1.조사 상자의 성명,가구주와의 계,성별,연령,교육정도 혼인상태 등 인

구특성에 한 사항

2.조사 상자의 출생지,특정 시 의 거주지 등 인구이동에 한 사항

3.조사 상자의 경제활동상태 직업(직 를 포함한다)등 경제활동에 한 사항

4.조사 상자의 가구구성형태,주거시설형태,사용방수 유형태 등 가구특성

에 한 사항

5.기타 인구 가구의 실태를 악하기 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주택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하여 실시한다.<개정 2005.10.18>

1.주택의 종류에 한 사항

2.주택의 연면 , 지면 ,총 방수,건축연도,편익시설 등 주택의 구조ㆍ시설

그 특성에 한 사항

3.기타 주택의 실태를 악하기 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사

항

③통계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구에 따라 조사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 (조사연도 기 일시)①인구총조사 주택총조사(이하 "인구주택총조사"

라 한다)는 끝자리 수가 "0" 는 "5"가 되는 해에 실시한다.

②인구주택총조사의 기 일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도의 11월 1일 0시

재로 한다.<개정 2005.10.18>

③통계청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 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조사단 조사방법 <개정 2005.10.18>)①인구총조사는 조사 상자가 상

주하는 장소에서 가구를 단 로 실시한다.다만,조사 상자가 상주하는 장소가 없

는 경우에는 재 거주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②주택총조사는 주택의 소재지에서 주택을 단 로 실시한다.

③인구주택총조사에 있어서 가구원에 한 사항은 가구원을,가구 주택에 한

사항은 가구주 는 가구주에 하는 자를 각각 응답 상으로 하여 조사한다.

④인구주택총조사는 조사원 면 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다만,응답자가 희망하

는 경우에는 응답자 기입조사 는 인터넷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05.10.18,2008.5.28>

제7조 (조사표)①통계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사항에 따라 조사표를 설

계ㆍ작성한다.

②제1항의 조사표는 일반조사구조사표와 특별조사구조사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8조 (일반조사구의 설정 유지 리)①통계청장 는 조사실시기 은 인구주

택총조사를 실시하기 하여 할구역 내에 일반조사구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통계청장 는 조사실시기 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일반조사구를 변경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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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구역의 경계가 변경된 경우

2.택지개발,도로ㆍ하천 등의 신설ㆍ변경,재해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주요 지

형지물이 변경된 경우

3.기타 조사구내의 가구수가 히 증감된 경우 등 인구주택총조사의 실효성

을 확보하기 하여 필요한 경우

③통계청장 조사실시기 은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조사구를

정하게 유지ㆍ 리하여야 하며,통계청장은 조사구의 유지ㆍ 리를 하여 지

조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특별조사구의 지정 조사)①통계청장은 부 ㆍ교도소ㆍ소년원ㆍ경찰서

ㆍ소방본부 재외공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조사구역을 특별조사구로 지

정할 수 있다.<개정 2005.10.18>

②특별조사구에서의 인구주택총조사에 한 업무는 당해 특별조사구를 할하는

앙행정기 의 장(이하 "특별조사구조사기 "이라 한다)에게 탁하여 실시한다.

③특별조사구조사기 은 그 소속공무원 에서 조사단 별로 조사담당공무원을 지

정하여야 한다.

④특별조사구에서의 인구주택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실시한다.<개

정 2005.10.18>

1.재외공 원 그 가족 :단 공 별로 외교통상부장 에게 탁하여 조사

2.수감자 경비교도 원 :단 교도소 소년원별로 법무부장 에게 탁하

여 조사

3.국군의 부 함선에 상주하는 자 :단 부 는 함선별로 국방부장 에

게 탁하여 조사

4. 투경찰 의무경찰 :단 경찰서 해양경찰서별로 경찰청장 해양경

찰청장에게 탁하여 조사

5.의무소방원 :소방본부별로 소방방재청장에게 탁하여 조사

제10조 (조사실시의 공고)통계청장은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사기간ㆍ조사방법 등 조사에 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 으로 배포되는 2이상

의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조사에 한 지도ㆍ감독 등)①조사실시기 특별조사구조사기 은 통

계청장이 정하는 방법과 차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조사실시기 특별조사구조사기 은 그 소속공무원 에서 조사업무를 지도

ㆍ감독하는 자를 조사지도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조사실시기 은 소속 하부행정기 의 조를 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개정 2008.5.28>

제12조 (조사요원)①통계청장 조사실시기 은 인구주택총조사실시 30일 까지

조사업무를 직 수행할 자(이하 이 조에서 "조사요원"이라 한다)를 채용하여야 한

다.

②통계청장 조사실시기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한 조사요원이 그 업무

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당해 조사요원의 업무를 신할 자를 교체하여 채

용하여야 한다.

제13조 (조사기간의 연장 등 <개정 2005.10.18>)①조사실시기 특별조사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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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은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된 조사기간 내에 조사

를 완료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통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8>

②통계청장은 제1항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따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10.18>

제14조 (조사결과의 제출)조사실시기 특별조사구조사기 은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이를 종합하여 소정기일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5조 (조사결과의 공표 등)①통계청장은 인구주택총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통계청장은 조사실시기 에 하여 당해 조사실시기 이 수행한 조사결과(기

자료를 포함한다)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통계청장은 조사실시기 으로 하여 당해 조사실시기 이 수행한 조사결과를

직 공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조사서류의 보존)통계청장은 인구주택총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조사표 기

타 조사와 련하여 수집된 자료를 다음의 인구주택총조사 시까지 보존하여야 한

다.

제17조 (자문 원회)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사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표의 설계ㆍ작성에 한 통계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하여 통계청에 계 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 원회를 둘 수 있다.

제18조 (권한의 임)통계청장은 「통계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구주

택총조사에 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임한다.<개정 2005.10.18,

2008.5.28>

1.통계조사원의 모집ㆍ채용ㆍ훈련 리

2.조사서류의 수ㆍ배부ㆍ수집 제출

3.조사업무의 지도ㆍ감독

4.조사표의 입력ㆍ내용검토 보완

부칙 <제25호,2008.5.28>(농업통계조사 규칙)

제1조 (시행일)이 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① 생략

②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제1조,제2조제1호 같은 조 제2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에

따라"로 한다.

2.제2조제7호 "법 제20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

법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특별시장ㆍ

역시장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재 임 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장인 구청장을 말한다)기타 소속기 의 장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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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를 "특별시장ㆍ 역시장ㆍ도지사 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라 한다)를 말한다

."로 한다.

3.제6조제4항 단서 "통계청장이 지정하는 조사구에 한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을 삭제한다.

4.제11조제3항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구주택총조사에 한 시

ㆍ도지사의 권한을 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조사실시기 "으로 한

다.

5.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1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③ ④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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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통계법

통계법(1947년 법률 제 18호)의 부를 개정한다.

목차

제1장 총칙（제1조-제4조）

제2장 공 통계 작성

제1 기간통계(제５조-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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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１장 총칙

제1조 (목 )이 법률은 공 통계(公的統計)가 국민이 합리 인 의사결정을 하기

한 기반이 되는 요한 정보임에 비추어 공 통계 작성 제공에 한 기본 사

항을 정하여 공 통계의 체계 ,효율 인 정비 그 유용성의 확보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 한 발 국민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제2조 (정의)이 법률에서「행정기 」이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내각에 설치된

기 혹은 내각의 할 아래 설치된 기 ,궁내청,내각부 설치법(1999년 법률 제

89호)제49조 제1항 혹은 제2항에 규정한 기 는 국가행정조직법(1948년 법률

제120호)제3조 제2항에 규정된 기 을 말한다.

2.이 법률에서「독립행정법인 등」이란 다음 법인을 말한다.

一.독립행정법인(독립행정법인통칙법(1999년 법률 제103호)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독립행정법인을 말한다.다음 호도 같다.)

二.법률에 의해 직 설립된 법인,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특별한 설립 목 으로

설립된 법인（독립행정법인 제외） 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 차에서 행정

청의 인가를 필요로 하는 법인 정령(政令)으로 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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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법률에서「공 통계」란 행정기 ,지방공공단체 는 독립행정법인등（이하

「행정기 등」라고 한다)이 작성하는 통계를 말한다.

4.이 법률에서 「기간통계」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말

한다.

一.제５조 제1항에 규정한 국세통계(國勢統計=센서스통계)

二.제6조 제1항에 규정한 국민경제계산

三.행정기 이 작성 는 작성하여야 할 통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총무 신이 지정하는 통계

① 국 인 정책기획입안 는 이 정책을 실시할 때 특히 요한 통계

② 민간부문의 의사결정 는 연구활동에서 리 이용될 것으로 상되는 통

계

③ 국제조약 는 국제기 이 작성하는 계획에서 작성이 요구되는 통계와 기타

국제비교를 할 때 특히 요한 통계

5.이 법률에서「통계조사」란 행정기 등이 통계작성을 목 으로 개인 는 법

인 그 외 단체를 상으로 사실조사가 필요하여 조사하는 통계조사를 말한다.

다만,다음은 제외한다.

一.행정기 등이 그 내부에서 실시하는 것

二.이 법률 이에 근거하는 명령이외의 법률 는 정령에서 행정기 등에 보

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

三.정령으로 정한 행정기 등이 정령에서 정한 사무에 하여 실시하는 것

6．이 법률에서「기간통계조사」란 기간통계 작성을 목 으로 하는 통계조사를 말

한다.

7． 이 법률에서「일반통계조사」란 행정기 이 실시하는 통계조사 기간 통계

조사 이외의 것을 말한다.

8.이 법률에서「사업체 모집단 데이터베이스」란 사업체에 한 정보의 집합체이

며,그러한 정보를 자계산기를 이용해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 으로 구성한 것

을 말한다.

9.이 법률에서「통계기 」이란 공 통계 작성에서 그 통일성 는 종합성을 확

보하기 한 기술 인 기 을 말한다.

10.이 법률에서「행정기록정보」란 행정기 의 직원이 직무상 작성 는 취득한

정보이며,해당 행정기 직원이 조직 으로 이용하는 것으로,해당 행정기 이 보

유하고 있는 것 .행정문서(행정기 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한 법률(1999

년 법률 제 42호)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행정문서를 말한다)에 기록된 것（기

간통계조사 일반통계조사와 련되는 조사표 정보,사업체 모집단 데이터베이

스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 익명데이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11.이 법률에서「조사표정보」란 통계조사에 의해서 수집된 정보 문서,도화

는 자 기록( 자 방식,자기 방식,그 외 타인의 지각에 의해 인식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기록을 말한다)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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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이 법률에서「익명데이터」란 일반 이용자에게 제공할 것을 목 으로 조사표

정보를 특정 개인 는 법인,그 외의 단체의 식별（다른 정보와의 조에 의한

식별을 포함한다)을 할 수 없도록 가공한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공 통계는 행정기 등이 상호 력하고 한 역할을 분담하

여 체계 으로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2.공 통계는 하고 합리 인 방법 는 립성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작성

되지 않으면 안 된다.

3.공 통계는 리 국민이 용이하게 입수하여 효과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하지 않으면 안 된다.

4.공 통계 작성에 이용된 개인 는 법인 그 외 단체에 한 비 은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4조 (기본계획)정부는 공 통계의 정비에 한 시책의 종합 ,계획 인 추진을

도모하기 해 공 통계의 정비에 한 기본 인 계획(이하 이 조항 에서는「기본

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2.기본계획은 다음 사항을 정한다.

一.공 통계의 정비에 한 시책의 기본 방침

二.공 통계를 정비하기 해서 정부가 종합 이고 계획 으로 강구하여야 할 시

책

三.그 외 공 통계의 정비를 추진하기 하여 필요한 사항

3.기본계획을 작성할 경우에는 공 통계에서 기간통계에 한 사항과 그 외의 공

통계와 한 사항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4.총무 신은 통계 원회의 의견을 듣고,기본계획 안을 작성하여 각의의 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5.총무 신은 항의 규정에 의해 기본계획 안을 작성하려고 하는 경우에는,사

에 총무성령에 정한 바에 의해 국민의 의견을 반 시키기 한 필요한 조치를 강

구하여야 한다.

6.정부는 통계와 련된 사회경제 상태의 변화를 감안하고 공 통계의 정비에

한 시책의 효과에 한 평가를 토 로 략 5년마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으

로 한다.이 경우에 2항의 규정을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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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 통계의 작성

제1 기간 통계

　

제５조 (국세통계=센서스통계)총무 신은 일본에 거주하는 자로서 정령에 의한

가구원 가구에 한 수조사를 실시하고,이것을 기 로 통계（이하 이 조에

서「국세통계 」라고 한다)를 작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2.총무 신은 항에 규정한 수조사(이하「국세조사」라고 한다)를 10년마다 실

시하여 국세통계를 작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다만,해당 국세조사를 실시한 해로

부터 5년째에 해당되는 연도에는 간단한 방식으로 국세조사를 실시하여 국세통계

를 작성한다.

3총무 신은 항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로 국세조

사를 실시하여 국세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제6조 (국민경제계산)내각총리 신은,국제연합이 정하는 국민경제계산의 체계에

한 기 에 거하여 국민경제계산의 작성기 （이하 이 조에서「작성기 」라고

한다)을 정하여 이에 근거하여,매년 어도 1회,국민경제계산을 작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2.내각총리 신은 작성기 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 에,통계 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이것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도 같다.

3.내각총리 신은 작성기 을 정하 을 경우에는 이를 공시해야 한다.이를 변경

하 을 경우도 같다.

제7조 (기간통계의 지정)총무 신은 제2조 제4항 제３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이

하 이 조에 서「지정 」이라 한다）을 하려 할 때에는 미리,해당 행정기 의 장

과 의 통계 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2.총무 신은 지정을 하 을 때에는 그 취지를 공시해야 한다.

3. 2항의 규정은 지정의 변경 는 해제에서도 용한다.

제8조 (기간통계의 공표 등)행정기 의 장은 기간통계를 작성하 을 경우에는 신

속하게,해당 기간 통계 기간통계에 하여 정령에 정한 사항을 인터넷 이용,

그 외의 한 방법으로 공표하지 않으면 안 된다.

2.행정기 의 장은 항의 규정에 의해 공표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해당 기간통

계의 공표일 공표방법을 정하여 인터넷 이용,그 외의 한 방법으로 공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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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행정기 의 장은 국민이 기간통계에 한 정보를 항상 쉽게 입수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의 장기 이고 체계 인 보존,그 외의 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2 통계조사

제1 기간통계조사

　

제9조 (기간통계조사의 승인)행정기 의 장은 기간통계조사를 실시하려고 할 경

우에는 사 에,총무 신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2. 항의 승인신청을 하려는 행정기 의 장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총무

신에 제출하여야 한다.

　一.조사 명칭 목

　二.조사 상 범

　三.조사항목 기 일 는 기 기간

四.조사자

　五.조사 방법

六.조사 기간

　七.집계 사항

八.조사 결과 공표 방법 기일

九.사용하는 통계기 그 외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3. 항의 신청서에는 조사표,그 외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4.총무 신은 제1항의 승인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통계 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

으면 안 된다.다만,통계 원회가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0조 (승인의 기 )총무 신은 前조　제1항의 승인 신청과 련되는 기간통계　

조사가 다음 요건에 모두 합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승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一.前조 제2항 제2호에서 제6호까지의 사항이 해당 기간통계의 작성 목 에 비

추어 필요하고 충분할 것.

　 二.통계 기법에서 합리 이고 타당성이 있을 것.

　三.다른 기간통계조사와의 복 정도가 합리 이라고 인정되는 범 를 과하

지 않을 것.

제11조 (기간통계조사의 변경 는 지)행정기 의 장은 제9조 제1항으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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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은 기간통계조사를 변경, 는 지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총무 신의 승인

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2.제9조 제4항의 규정은 前항에 규정한 기간통계조사의 변경 지 승인에서

前조 규정은 同항에 규정한 기간통계조사 변경승인에서도 용 한다.

　

제12조 (조치의 요구)총무 신은 제9조 제1항으로 승인된 기간통계조사가 제10조

각 호 어느 하나에도 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 의 장에게

해당 기간통계조사의 변경 는 지를 요구할 수 있다.

2총무 신은 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는 지 요구를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통계 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제13조 (보고의 의무)행정기 의 장은 제9조 제1항의 승인에 의거 기간통계조사

를 실시하는 경우 기간통계 작성을 해서 필요한 사항에 하여 개인 는 법인

그 외의 단체에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2. 항의 규정에 의해 보고를 요구받은 자는 이것을 거 는 허 로 보고를 해

서는 안 된다.

3.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고를 요구받은 사람이 미성년자（ 업 련 성년자와

동일한 행 능력을 가진 자는 제외한다） 는 성년피후견인인 경우에는 그 법정

리인이 본인 신 보고할 의무를 진다.

　

제14조 (통계조사원)행정기 의 장은 그 실시하는 기간통계조사 실시를 해 필

요가 있을 때에는 통계조사원을 둘 수 있다.

제15조 (입회검사 등)행정기 의 장은 기간통계조사의 정확한 조사를 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통계조사 응답자에게 그 조사에 한 자료 제

출 요구 는 통계조사원 그 외 직원에게 필요한 장소에 들어가 장부,서류

그 외 물건을 검사하거나 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2. 항의 규정에 의해 입회검사를 하는 통계조사원 그 외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 하고 계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은 범죄 수사를 해서 인정된 것처럼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지방공공단체가 처리하는 사무)기간통계조사에 한 사무의 일부는 정령

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공단체 는 교육 원회가 실시 할 수 있다.

　

제17조 （기간통계조사라고 오인시키는 조사의 지） 구라도 국세조사、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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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간통계조사 보고(조사)를 요구하는 자로 오인시키는 표시나 설명을 하여 이

보고(조사)로서 개인 는 법인 그 외의 단체에 한 정보를 취득해서는 안 된

다.

제18조 (명령의 임)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기간통계조사 실시에서 필요

한 사항은 명령으로 정한다.

제2 일반통계조사

제19조 (일반통계조사의 승인)행정기 의 장이 일반통계조사를 실시하려고 할 때

는 미리 총무 신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2.제9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은 항의 승인을 용한다.

제20조 (승인의 기 )총무 신은 조 제1항의 승인 신청과 련되는 일반통계조

사가 다음 요건에 모두 합하다고 인정할 때는 동항 승인을 하여야 한다.

　一.통계 기법에서 합리 이고 타당성이 있을 것.

　二.행정기 이 실시하는 다른 통계조사와 복이 합리 이라고 인정되는 범

를 과하지 아니할 것.

제21조 (일반통계조사의 변경 는 지)행정기 의 장은 제19조 제1항으로 승인

을 받은 일반 통계조사를 변경하려고 할 때는 미리 총무 신의 승인을 받지 않으

면 안 된다.다만,총무성령으로 정한 경미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2. 조의 규정은 항에 규정한 일반통계조사의 변경 승인에도 용한다.

3.행정기 의 장은 제19조 제1항의 승인을 받은 일반통계조사를 지하려고 할

때는 미리 총무 신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일반통계조사의 개선요구)총무 신은 제19조 제1항의 승인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반통계 조사가 제20조 각 호 요건에 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

당 행정기 의 장에게 조사항목 변경 그 외 해당 요건에 합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총무 신은 항의 행정기 의 장이 동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

을 때에는 해당 일반 통계조사의 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 (일반통계조사의 결과 공표 등）행정기 의 장은 일반통계조사 결과를 작

성했을 때에는 신속하게,해당 일반통계조사 결과 일반통계조사에 한 정령에

정한 사항을,인터넷 이용,그 외의 한 방법에 의해 공표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부 는 일부를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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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8조 제3항의 규정은 일반통계조사의 결과에 한 정보에서도 용한다.

제3 지방공공단체 는 독립행정법인등이 실시하는 통계조사

제24조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통계조사）지방공공단체(지방공공단체 규모를

감안하여 정령으로 정한 것에 한한다.제30조,제41조 제５호,제6호 제５3조

제외,이하 같다)의 장,그 외의 집행기 은 통계조사를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에

는 사 에 정령으로 정해진 것에 따라서 다음 사항을 총무 신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이것을 변경 할 경우에도 동일하다.

　一.조사 명칭 목

　二.조사 상 범

　三.조사 사항 그 기 일 기 기간

四.조사자

　五.조사 방법

　六.조사 기간

2총무 신은 항의 규정에 따라서 보고된 통계조사가 기간통계조사의 실시에 지

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해당 지방공공단체의 장,그 외의 집행

기 에 보고된 해당 통계조사의 변경 는 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 (독립행정법인등이 실시하는 통계조사)독립행정법인 등（그 업무내용이나

그 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규모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것이 상되는 것으로 정령

으로 정해진 것에 국한한다)은 통계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사 에,정령으로 정

한 것에 의해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총무 신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변경 할 경우에도 동일하다.　

제3 잡칙

　

제26조 (기간통계 작성방법의 통보 등）행정기 의 장은 통계조사 이외 방법으로

기간통계를 작성 할 경우에는 그 작성 방법을 미리 총무 신에 통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해당 작성방법을 변경할 경우（정령으로 정해진 경미한 변경을 하려고

할 때는 제외한다.）도 같다.

2.총무 신은 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있는 기간통계의 작성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 의 장에게 의견을 말할 수 있다.

3.총무 신은 항의 규정에 의해 의견을 제시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통계 원회

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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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사업체 모집단 데이터베이스의 정비）총무 신은 행정기 ,지방공공단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실시한 독립행정법인 등(이하「신고독립행정법인

등」라고 한다)에 의한 정확하고 효율 인 통계작성 통계조사에서 조사 상자

의 부담을 경감할 목 으로 기간통계조사 는 일반통계조사와 련되는 조사표

정보 이용,법인,그 외의 단체에 한 조회,그 외 방법으로 사업체 모집단 데이

터베이스를 정비한다.

2행정기 의 장,지방공공단체의 장 그 외 집행기 는 신고독립행정　법인

등은 다음의 목 으로 총무 신으로부터 사업소 모집단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一.실시 정인 사업체 통계조사의 상 추출

　二.사업체에 한 통계 작성

　

제28조 (통계기 의 설정）총무 신은 정령으로 정한 바에 의하여 통계기 을 정

하지 않으면 안 된다.

2.총무 신은 항의 통계기 을 정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통계 원회의 의견

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이것을 변경 는 폐지하려고 할 경우에도 같다.

3.총무 신은 제1항의 통계기 을 정하 을 경우에는 이것을 공시해야 한다.이것

을 변경 는 폐지하 을 경우에도 같다.

　

제29조 ( 력 요청）행정기 의 장은 다른 행정기 이 보유한 행정기록 정보를 이

용하므로,정확하고 효율 인 통계작성 는 통계조사에서 피조사자의 부담 경감

에 상당한 정도 기여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행정기록정보를 보유한 행정기

의 장에게 그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에 행정기록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는 행정기 의 장은 해당 행정기록 정보를 보유한 행정기 의 장에게 이용 목

그 외 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2.행정기 의 장은 항에 정한 것 외에 기간통계조사를 원활히 실시하기 해

다른 기간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 의 장에게

조사,보고 그 외 력을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 행정기 의 장은 조에 정하는 것 외에 기간통계조사를 원활히 실시하기

하여 별도의 기간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방공공단체의

장 그 외의 계자에게 력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 총무 신은 기간통계의 작성을 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기

간통계를 작성하는 행정기 이외의 행정기 의 장 그 외의 계자에게 해당

기간통계를 작성하는 행정기 의 장이 필요로 하는 자료의 제공 그 외 력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총무 신은 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통계 원회의 의

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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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조사표 정보 등 이용 제공

　

제32조 (조사표 정보의 2차 이용)행정기 의 장 는 신고독립행정법인등은 다음

경우에 그 실시한 통계조사와 련되는 조사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一.통계 작성 는 통계 연구（이하「통계작성 등 」이라고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二.통계를 작성하기 한 조사와 련되는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제33조 (조사표 정보의 제공)행정기 의 장 는 신고독립행정법인등은 다음 각

호에 있는 자가 각 호에 해당하는 행 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실시한 통계조

사와 련되는 조사표 정보를 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一.행정기 등 그 외 이에 하는 자로서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자 :통계 작성

등 는 통계를 작성하기 한 조사와 련되는 명부의 작성

二. 호에 해당되는 자가 실시하는 통계 작성 등과 동등의 공익성을 가지는 통계

작성 등으로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실시하는 자 :해당 총무성 령으로 정하는

통계 작성 등

제34조 ( 탁에 의한 통계 작성 등）행정기 의 장 는 신고독립행정법인등은 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 내에서 학술 연구 발 에 이바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외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일

반 탁에 따라 실시하는 통계조사와 련되는 조사표 정보를 이용하여 통계작성

등을 할 수 있다.

　

제35조 （익명 데이터 작성）행정기 의 장 는 신고독립행정법인등은,그 실시

한 통계조사와 련되는 조사표 정보를 가공하여 익명 데이터를 작성할 수 있다.

2.행정기 의 장은 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계조사와 련되는 익명 데이터

를 작성하려고 할 때는 미리 통계 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제36조 (익명 데이터의 제공）행정기 의 장 는 신고독립행정법인 등은,학술연

구 발 에 이바지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외 총무성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총

무성령에 의거하여 일반수요 응 목 으로, 조 제1항의 규정으로 작성한 익명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제37조 （사무의 탁） 행정기 의 장 는 신고독립행정법인등은 그 실시한 통

계조사와 련되는 조사표 정보에 련하여 제34조 는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

시하는 사무의 부를 탁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 내용이나 그 외의 사정을 고려

하여 정령으로 정한 독립행정법인 등에 탁하여야 한다.

제38조（수수료）제34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기 의 장이 탁한 자 는 제36조의

규정으로 행정기 의 장이 작성한 익명 데이터의 제공을 받는 자는 실비를 감안하

여 정령으로 정하는 액의 수수료를 국가{ 조 규정으로 탁 받은 독립행정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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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이 조에서「수탁독립행정법인등」라고 한다）이 제34조 는 제36조의 규정

으로 실시하는 사무의 부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수탁독립 행정법인등})에 납입

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항의 규정에 의해 수탁독립행정법인등에 납입하는 수수료는 해당 수탁독립행

정법인등의 수입으로 한다.

3.제39조 규정에 의해 신고독립행정법인등에 탁 하는 자 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신고독립행정법인등이 작성한 익명데이터 제공을 받은 자는 실비를 감안,제

1항의 수수료 액을 참작하여 신고독립행정법인등이 정하는 액의 수수료를 해당 신

고독립행정법인등에 납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4.신고독립행정법인등은 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액의 규정을 일반 열람에 제

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4장 조사표 정보 등의 보호

　（조사표 정보 등의 정한 리）

제39조 다음의 각 호의 자는 해당 각 호에 정하는 정보를 정하게 리하기 해

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一.행정기 의 장,해당 행정기 이 실시한 통계조사와 련되는 조사표 정보,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용하는 기간통계조사 는 일반통계조사와 련되

는 조사표 정보,사업소 모집단 데이타베이스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제29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다른 행정기 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기록정보 제35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해 작성한 익명 데이터

二.지방공공단체의 장,그 외 집행기 ,해당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한 통계조사와

련되는 조사표 정보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총무 신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소 모집단데이타베이스에 기록 되어 있는 정보

三.신고독립행정법인등 해당 신고독립행정법인등이 실시한 통계조사와 련되는

조사표 정보,사업소 모집단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작성한 익명 데이터

2. 항의 규정은,동항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 해당 각 호에 정한 정보 취 에

한 업무 탁을 받은 자,그 외 해당 탁과 련되는 업무를 수탁받은 자도 용

한다.

　

제40조 (조사표 정보 이용 제한）행정기 의 장,지방공공단체의 장,그 외의 집행

기 는 신고 독립행정법인등은 이 법률(지방공공단체의 장,그 외의 집행기 은

이 법률 는 해당 지방공공단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실



670

시한 통계조사의 목 이외의 목 을 해서,해당 통계조사와 련되는 조사표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

2.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총무 신으로부터 사업체 모집단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제공을 받은 행정기 의 장,지방공공 단체의 장,그 외의 집행

기 는 신고 독립행정법인등은,동항 각 호의 목 이외의 목 을 해서,해당

사업체 모집단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공해서

는 안 된다.

3.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행정기록 정보제공을 받은 행정기 의 장은,해당

행정기록 정보를 동항의 규정에 의해 명시한 이용 목 이외의 목 을 해서 스

스로 이용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41조 (비 수 의무)다음 각 호의 자는 해당 각 호에 정한 업무로 취득하게 된

개인 는 법인 그 외의 단체의 비 을 설하여서는 안된다.

一.제3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정보 취 에 종사하는 행정기 직원 는 직원이

었던 자　:해당 정보를 취 하는 업무

二.제39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정보 취 에 종사하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 는

직원이었던 자 :해당 정보를 취 하는 업무

三.제39조 제1항 제３호에 정한 정보 취 에 종사하는 신고독립 행정법인등 임원

혹은 직원 는 이 업무에 종사하 던 자 :해당 정보를 취 하는 업무

四.행정기 ,지방공공단체 는 신고독립행정법인등으로부터 3호의 업무취

을 탁을 받은 자,그 외의 해당 탁과 련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는 종사

하 던 자 :해당 탁과 계되는 업무

五.지방공공단체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기간통계조사에 한 사무의 일부를 실

시하는 경우,기간통계조사와 련되는 조사표 정보,사업소 모집단 데이터베이스

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다른 행정기 으로부터 제

공 받은 행정기록정보 취 에 종사하는 해당 지방공공단체의 직원 는 직원이었

던 자 :해당 정보를 취 하는 업무

六. 호에 규정한 지방공공단체로부터 동호의 정보 취 에 한 업무를 탁을

받은 자,그 외의 해당 탁과 련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는 종사하 던 자 :

해당 탁에 한 업무

제42조 (조사표 정보 등을 제공을 받은 자에 의한 정한 리)다음 각 호의 자

는 해당 각 호에 정한 정보를 정하게 리하기 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一.제33조의 규정에 의해 조사표 정보의 제공을 받은 자 :해당 조사표 정보

二.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익명 데이터의 제공을 받은 자 :해당 익명 데이터

2. 항의 규정은 동항 각 호의 자로부터 해당 호에 정한 정보업무 취 을 탁

을 받은 자 그 외 해당 탁과 련되는 업무를 수탁받은 자도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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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조사표 정보를 제공을 받은 자의 비 수 의무 등）다음 각 호의 자는

해당 각 호에 정한 업무로 취득하게 된 개인,법인 그 외의 단체의 비 을

설하여서는 안 된다.

一. 조 제1항 제1호의 자로,동호에 정한 조사표 정보 취 에 종사하는 자 는

종사하 던 자 :해당 조사표 정보를 취 하는 업무

二. 조 제1항 제1호의 자로부터 동호에 정한 조사표 정보를 취 하는 업무를

탁 받은 자 그 외의 해당 탁과 련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는 종사하

던 자 :해당 탁과 련되는 업무

2.제33조의 규정에 의해 조사표 정보 제공을 받은 자 혹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익명 데이터 제공을 받은 자 는 이들로부터 해당 조사표 정보 혹은 해당 익명

데이터를 취 하도록 업무 탁을 받은 자 그 외의 해당 탁과 계되는 업무

에 종사하는 자 혹은 종사하 던 자,해당 조사표 정보 는 해당 익명 데이터를

그 제공받은 목 이외의 목 을 해서 스스로 이용, 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5장 통계 원회

　

제44조　(설치）내각부에 통계 원회（이하「 원회 」라고 한다.）를 둔다.

제45조 (소 사무） 원회는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제46조 （조직） 원회는 원 13인 이내로 조직한다.

2. 원회에 특별한 사항을 조사 는 심의하기 하여 필요할 때에는 임시 원을

둘 수 있다.

3. 원회에 문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기 하여 필요할 때에는 문 원을 둘

수 있다.

　

제47조 （ 원 등의 임명） 원 임시 원은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 에서

내각총리 신이 임명한다.

2. 문 원은 해당 문사항에 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 에서 내각총

리 신이 임명한다.

제48조 （ 원의 임기 등） 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보결 원의 임기

는 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2. 원은 재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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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임시 원은,그 의 임명과 계되는 해당 특별한 사항에 한 조사 는 심의가

종료하 을 때에는 해임되는 것으로 한다.

4. 문 원은 그의 임명과 련되는 해당 문사항에 한 조사가 종료하 을 때

에는 해임되는 것으로 한다.

5. 원,임시 원 문 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49조 ( 원장) 원회는 원장을 두며 원 호선에 의해 선임한다.

2. 원장은 원회 사무를 총 하고 원회를 표한다.

3. 원장에 사고가 있을 때는 미리 그 지명하는 원이 그 직무를 리 한다.

　

제５0조 (자료 제출 등의 요구） 원회는 그 소 사무를 수행하기 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 행정기 의 장에게 자료 제출,의견 개진,설명

그 외에 필요한 력을 요구할 수 있다.

제５1조 (정령으로의 임）이 법률에 규정하는 것 외에 원회에 한 필요한 사

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6장 잡칙

　

제５2조 (행정기 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한 법률 등의 용제외）기

간통계조사 일반통계조사에 련된 조사표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행

정기 이 보유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한 법률 (2003년 법률 제５8호)제2조 제2

항에 규정된 개인정보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한 법률

(2003년 법률 제５9호.다음 항에는 「독립행정 법인 등 개인정보보호법 」이라 한

다)제2조 제2항에 규정한 개인정보를 말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사업체 모집

단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 제29조 제1항의 규정으로 다른 행

정기 에서 제공받아 행정기록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해서는 이 법률의 규정

을 용하지 아니한다.

2.보고독립행정법인 등에서 독립행정법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항 에 규

정된 독립행정법인 등에서 실시한 통계조사와 련되는 조사표에 포함된 개인정보

（동조 제2항에 규정한 개인정보를 말한다)에 해서는 독립행정법인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을 용하지 아니한다.

제５3조 （공 통계의 작성방법에 한 조사연구의 추진 등）국가 지방공공단

체는 공 통계 작성 방법에 한 조사,연구 개발을 추진함과 동시에 통계조사

원 그 외 공 통계 작성에 종사하는 직원의 인재 확보 자질 향상을 해서

필요한 연수 그 외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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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５4조 （공 통계 소재 정보의 제공） 총무 신은 공 통계를 이용하려는 자의

편리를 도모하기 하여 인터넷 그 외의 고도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신속히 공 통계의 소재에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다.

　

제５5조 (시행 황의 공표 등） 총무 신은 행정기 의 장,지방공공단체의 장

그 외 집행기 는 신고독립행정법인등에 해 이 법률의 시행 황에 하여

보고를 요구 할 수 있다.

2총무 신은 매년도 항의 보고를 정리해 그 개요를 공표함과 동시에 원회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원회는 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가 있을 경우에는 이 법률의 시행에 하여,

내각총리 신,총무 신 는 계 행정기 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５6조 (자료 제출 설명 요구）총무 신은 조 제1항에 정한 것 외에 이 법

률을 시행하기 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행정기 의 장 그 외

계자에게 자료 제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５7조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는 백만 엔 이하의 벌

에 처한다.

　一.제17조 규정 반으로 국세조사 그 외 기간통계조사 보고 요구가 있는

것처럼 오인시키는 표시나 설명을 하여,해당 조사에 응답하므로 개인이나 법인

그 외 단체 정보를 취득한 자

二.제 41조 규정 반으로 그 업무에서 취득한 개인 는 법인 그 외 단체의

비 을 설 한 자

三.제 43조 제1항 규정 반으로 그 업무에 해서 취득한 개인 는 법인 그

외의 단체의 비 을 설 한 자

2. 항 제1호의 죄의 미수는 처벌한다.

제58조 기간통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는 종사하 던 자가 해당 기간 통계를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 공표 기일 이 에 설, 는 도용하 을 경우

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는 백만 엔 이하의 벌 에 처한다.

제59조 제41조 각 호에 해당되는 자가 그 취 으로 동조 각 호에 규정하는 정보

를,자기 는 제3자의 부정한 이익을 도모할 목 으로 제공, 는 도용하 을 경

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는 50만 엔 이하의 벌 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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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4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취 는 이용과 계되는 조사표 정

보를 자기 는 제삼자의 부정한 이익을 도모할 목 으로 제공, 는 도용하 을

경우에도 항과 같다.

제60조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는 50만엔 이하의 벌

에 처한다.

　一.제 13조에 규정한 기간통계조사에 응하는 자의 보고를 방해한 자

二.기간통계 작성에 종사하는 자로 기간통계에 응하는 자에게 진실에 반하도록

시키는 행 를 한 자

제61조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 엔 이하의 벌 에 처한다.

一.제 13조의 규정에 반하고,기간통계조사의 보고를 거 , 는 허 보고

를 한 자

二.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 의 자료를 제

출 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 ,방해 혹은 기피,혹은 동항의 규정의 질

문에 응답을 하지 않거나 허 응답을 한 자

三.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익명데이터 제공을 받은 자 는 해당 익명 데이터

취 에 한 업무 탁을 받은 자,그 외의 해당 탁과 계되는 업무에 종사하

는 자 혹은 종사하 던 자,해당 익명 데이터를 자기 는 제삼자의 부정한 이익

을 도모할 목 으로 제공, 는 도용한 자

제62조 제５7조 제1항 제2호 제３호,제５8조,제５9조 조 제３호의 죄는,

일본 국외에서 이러한 죄를 범한 자에게도 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 기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해 2년을 넘지 않는 범 안

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다만,제１장,제５장 부칙 제3조

제22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월을 넘지 않는 범 안에서 정령으

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통계보고조정법의 폐지） 통계보고조정법(1952년 법률 제148호)은 폐지한

다.

　

제3조 （ 비 행 ）개정 후 통계법（이하「신법 」라고 한다） 제6조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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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작성 기 설정,신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사업체 모집단 데이터베이스 정비,

신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통계 기 설정 신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익명데이터

작성 이들에 한 필요한 수속,그 외 행 는,이 법률 시행의 날（이하「시행

일 」라고 한다） 에도,신법의 에 의해 할 수 있다.

제4조 (최 국세조사의 실시 시기）신법 제５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최

의 국세조사는 2010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５조 (지정통계에 한 경과조치）이 법률 시행할 때 실제로 개정 의 통계법

（이하「구법 」이라고 한다）제2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을 받고 있는 지정통계(시

행일 총무 신이 공시한 것에 한한다）는 신법 제2조 제4항 제３호의 규정에 의

해 지정을 받은 기간통계로 간주한다.

제6조 (지정통계조사에 한 경과조치）시행일 구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해 승인을 받은 지정통계조사(동조 제2항 규정으로 변경 승인이 있을 때는 그 변

경 후의 것)는 신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승인 받은 기간통계조사로 간주한

다.

제7조 （보고통계조사에 한 경과조치） 시행일 에 구법 제8조 제1항 에 의해

작성한 보고통계조사（행정기 이 보고한 것에 한한다)는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1

년을 경과하는 날까지는 신법 19조 제1항의 규정에 계없이 총무 신 승인을 받

을 필요가 없다.

2시행일 에 구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작성한 보고통계조사 지방공공

단체가 작성한 보고통계조사는 시행일 신법 제24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작성한 보

고통계조사로 독립행정법인등이 신고로 작성한 통계조사 이므로 시행일 이후 신법

제25조의 규정이 용되어야 할 통계조사에 해당하여 시행일 동조의 규정에 의해

보고한 통계조사로 간주한다.

　제8조 (조사표 사용에 한 경과조치） 이 법률을 시행할 때 구법 제1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해 조사표를 사용하고 있는 자는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6월을 경과하

는 날까지는 신법의 규정에 계없이 종 의 에 의해 해당 조사표를 사용할 수

있다.

2.시행일 에 구법 제15조 제2항의 승인신청으로 이 법률을 시행 할 때 승인

는 불승인의 처분이 되지 않은 것의 처분에 해서는 종 의 에 의한다.

제9조 （조사표 통계보고에 한 경과조치）구법 규정에 의한 지정통계를 작성

하기 해서 수집된 조사표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는 신법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계

조사의 조사표 정보로 간주한다.

2.구법 규정에 의해 보고통계조사(행정기 이 실시한 것에 한한다.）로 수집된 조

사표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는 신법 규정에 의한 일반통계조사 조사표 정보로,구

법에 의해 보고통계조사(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한 것에 한한다）로 수집된 조사표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는 신법 규정에 의해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한 통계조사에 한

조사표 정보로,구법 규정에 의해 보고통계조사 (독립행정법인 등이 실시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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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후 신법 제25조의 규정이 용되어야 할 통계조사에 해당하는 것에 한

한다）로 수집된 조사표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는 신법 규정에 의해 보고독립행정

법인 등이 실시한 통계조사에 한 조사표 정보로 간주한다.

3.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지 의 통계보고조정법（이하「 구 통계 보고조

정법 」라고 한다）의 규정에 의해 통계보고의 수집으로 입수한 통계조사에 기록

되어 있는 정보는,신법의 규정에 의한 일반통계조사에 한 조사표 정보로 간주

한다.다만,신법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제40조 제1항 제５2조 규정은,통계보

고 구 통계보고조정법 제4조 제2항의 신청서에 기재된 오로지 통계를 작성하기

해서 이용되는 사항과 련되는 부분 이외의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는 용

하지 않는다.

　

제10조 （결과 공표에 한 경과조치）시행일 에 공표하지 않은 지정통계조사의

결과에 한 구법 제 16조의 규정 용은 종 의 에 의한다.

　

제11조 （벌칙에 한 경과조치）시행일 한 행 에 한 벌칙의 용은 종 의

에 의한다.

　

제12조 （통계보고 징집에 한 경과조치）시행 에 구 통계보고조정법 제4조 제

1항의 승인을 받은 통계보고 징집은 구 통계보고조정법 제５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해 정해진 승인의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기간은 신법19조 제1항의 승인을 받은 일

반 통계조사로 간주한다.

　

제13조 （이의신청 한 경과조치）시행일 에 구 통계보고조정법 제 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총무 신에게 이의 신청 차는 종 의 에 따른다.

　

제14조 （구법 등 규정에 의한 처분 는 수속의 효력）시행일 에 구법 혹은 구

통계보고조정법 는 이들에 근거하는 명령 규정에 의한 처분, 차 그 외의 행 ,

신법 는 이것에 근거하는 명령에 상당한 규정이 있는 것은,이 부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신법 는 이것에 근거하는 명령에 상당하는 규정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 （조례와 계）지방공공단체의 조례 규정에서,신법으로 규제하는 행 를

처벌하는 취지를 정한 해당행 와 련되는 부분에 해서는 이 법률의 시행과 동

시에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한다.

2 항 규정에 의해 조례 규정이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에 해당 지방공공단체가

조례로 특별한 규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그 실효 에 반행 의 처벌에서,

그 실효 후에도 종 의 에 의한다.

　

제16조 （정령으로의 임）부칙 제５조부터 조까지 규정한 것 외에 이 법률 시

행에 한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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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원회 통계법（2007년 법률 제53호）

　

제17조 （검토） 정부는 이 법률 시행 후 5년을 목표로 신법 제37조 규정 시행

황을 고려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규정 검토를 추가하여 그 결과

를 근거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18조 （공직 선거법 등의 일부 개정）다음 법률 규정 「통계법(1947년 법률

제 18호)제4조 제2항 본문」을「통계법(2007년 법률 제53호)제５조 제2항 본문」

로 개정한다.

　一.공직 선거법(1950년 법률100호)별표 제 2

二. 의원의원 선거구획정심의회 설치법(1994년 법률 제３호)제4조 제1항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

제19조 지방교부세법(1950년 법률 제211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의 표 제14호 「통계법(1947년 법률 제 18호)제3조에 규정한 지

정통계조사（이하「지정통계조사」라고 한다.）」 을「통계법 (2007년 법률 제53

호)제2조 제6항에 규정한 기간통계조사（이하 「기간통계조사 」라고 한다） 」

로 개정,동표 제32호 제35호 「지정통계조사」을「기간통계조사」로 수정한

다.

　

제20조 （지방세법의 일부 개정）지방세법(1950년 법률 제226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104제3항 「통계법(1947년 법률 제 18호)제2조에 규정하는 지정통계」을

「통계법(2007년 법률 제53호)제2조 제4항에 규정한 기간통계」로 수정한다.

　　제72조의 115제1항 「본조」을「이 조」로,「제2조에 규정하는 지정통계」

를「제2조 제4항에 규정한 기간통계」로 수정한다.

　

제21조 （지방교육 행정조직 운 에 한 법률 일부 개정） 지방교육행정의 조

직 운 에 한 법률(1956년 법률 162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 17호 「지정통계」를「기간통계」로 수정한다.

　

제22조 （내각부 설치법의 일부 개정） 내각부 설치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 제3항 제５0호 다음에 다음 1호를 추가한다.

52의2통계 통계제도에 한 요 사항과 련되는 계행정기 의 사무의 연

락조정에 한 일.

제37조 제3항 표 국회 등 이 심의회의 항 다음에 다음과 같이 추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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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총무성 설치법 일부 개정） 총무성 설치법(1999년 법률 제91호)의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82호 「통계를 작성하기 한 조사 는 보고징집(제85호에서「통계

조사 」라고 한다)」을「통계조사」에,「 ,기 설정 조정」을「 조정과

통계기 설정」로 수정,동조 제83호 「와 자격 인정」을 삭제한다.

　

제24조 （독립행정법인통계센터법 일부 개정） 독립행정법인통계센터법(1999년 법

률 제219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통계법(1947년 법률 제 18호)를「통계법(2007년 법률 제53호)제

16조」로 수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5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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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세조사령

일본정부의 내각은 통계법(1947년 법률 제18호)의 규정에 근거하여,이 법을 시행

하기 하여 다음 시행령을 제정한다.

제1조 (목 )통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조사에 한 시행령을 정

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이 시행령에서 주거(住居,residence)는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

으로 살고 있는 기간과 계속 으로 살려고 하는 기간을 통산한 기간이 3개월에 이

르는 사람에 해서는 그 장소를 말하고,3개월 미만인 사람에 해서는 재 살

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다만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항에서 정하는 장

소를 그 사람의 주거로 정한다.

① 학교교육법 제1조에 규정한 학교,같은 법 제 82조 제2항에 규정한 수학

교 는 같은 법 제83조 제1항에 규정한 각종학교에 재학 인 사람으로서,통학

을 하여 기숙사,하숙 기타의 비슷한 종류에 속하는 숙박시설에 숙박하는 경우

에는,그 숙박하고 있는 시설

② 병원 는 진료소에 계속해서 3개월 이상 입원하고 있거나 는 입소하고

있는 사람은 그 병원 는 진료소

③ 선박(자 가 사용하는 선박은 제외한다)에 승선하는 사람은 육상에 생활

의 근거지가 있는 경우 그 생활의 근거지

④ 자 의 막사 안 는 자 가 사용하는 선박 안의 거주자는 그 막사

는 해당 선박이 을 두고 있는 지방사령부(기지부 에 소속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기지부 본부)가 있는 장소

⑤ 교도소,소년교도소 는 구치소에 수용된 사람 사형이 확정된 사람과

수형자 소년원과 여성감호소의 재소자는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소년원,

여성감호소

　

(2)이 시행령에서 “가구”(household)는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

는 독립하여 주거를 유지하는 1인 생활자를 말한다.

(3)(2)항의 가구와 세 를 같이 하고,독립하여 생계를 꾸리는 1인 생활자로,그

가구의 가사 는 업을 목 으로 사용되는 (2)항의 가구를 구성하는 사람으로

본다.

(4)(2)항의 가구를 구성하지 않은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항의 가구

로 본다.

① (2)항의 가구와 주거를 같이 하고,독립하여 생계를 꾸리는 1인 생활자

② 호텔,여 ,간이숙박시설,하숙집 기타 리를 목 으로 하는 숙박시설이나

종업원을 한 숙박시설에 사는 1인 생활자

③ ②에 해당하지 않는 1인 생활자로서,주거를 같이 사람들의 모임

④ ③에 해당하지 않는 1인 생활자

(5)이 시행령에서 “가구원”(householdmembers)은 가구를 이루는 하나하나의 사

람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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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이 시행령에서 “가구주”(householdhead)는 가구를 책임지는 가구원을 말한

다.

(7)이 시행령에서 “가구의 표자”란 (4)항에서 ③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표

하는 가구원을 말한다.

제3조 (조사시 )국세조사는 조사를 실시하는 해의 10월 1일 오 0시 (이하,조

사시 )를 기 으로 한다.

제4조 (조사 상)(1)국세조사에서는 법 제5조 (1)항에 규정하는 시행령으로 정하

는 사람은 다음의 각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① 조사시 을 기 으로 본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본국에 거주한 기간이 3개

월 이상이 되는 사람

② 본국에 생활의 근거지가 있는 사람(①에 해당하는 사람,조사시 에서 본국

의 토를 벗어나서 있는 사람(선박에 승선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본국을 벗

어나서 3개월 이상을 사는 사람은 제외한다).

③ 본국의 항구를 출발해,도 본국의 항구 이외의 항구에 기항하지 않고 본

국의 항구에 들어온 선박 (조사 당시 본국의 항구에 있는 선박 는 조사 후 5일

이내에 본국의 항구에 입항한 선박에 한함)에 타고 있는 자( 제2호에서 언 한

자 는 본국 밖에 생활의 근거지가 있는 자는 제외)

(2)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항에 규정한 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① 일본 정부가 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 단 는 사기 의 구성원 조약

는 국제 행에 의해 외교사 과 같은 특권 는 면제를 받는 자에 있어,일본국

민이지 않은자 (이하 「외교 등」라고 한다.),외교 등과 동일의 세 에 속하

는 가족의 구성원 외교 등의 개인 사용인으로 일본국민이지 않은 자.

② 일본 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는 국제기 의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일본

국민이지 않은 자 그자와 동일세 에 속하는 가족의 구성원 ( 호에서 언 한

자는 제외)

제5조 (조사사항 등)(1)국세조사는,조사표에 의해,다음에 있는 사항 (법제5조

제2항 간이 국세조사 규정에 의해 실시한 국세조사에 있어서는 제 1호 g,h,i,k

에 힌 조사항목은 제외한다)를 조사한다.

1.가구원에 한 사항　

a　성명

　　b 남녀의 성별

　 　c 출생연월

　　d 가구주와의 계

　　e 혼인상태

　　f 국

　　g 재 주거에서의 거주기간

　　h 5년 주거의 소재지

　 　i재학 졸업 등 교육 상황

　　j취업상태

　　k 소속 사업체의 명칭 사업종류

　　k 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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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종사상의 지

　　m 근무지 는 통학지

　 n근무지 는 통학지까지의 이용 교통수단 사항

2.가구에 한 사항

　 a가구의 종류

　　 b가구원의 수

　　 c주거의 종류　

d주택의 면

　　 e.주택의 건축방식

(2) 항의 조사표 양식은 총무성령으로 정한다.

　

제6조 (1)국세조사의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법 제14조에 규정한 통계조사

원으로서,국세조사지도원 국세조사원을 둔다.

(2)국세조사지도원 국세조사원은,총무 신이 임명한다.

(3)국세조사원의 담당지역은,시읍면장이 지정한 제8조 규정에 의한 조사구의 구

역으로 한다.

(4)국세조사지도원은,시읍면장의 조사실시상 지도를 받아,국세조사원을 상으

로 지도,조사표 그 외의 조사 계 서류의 검토 이것들에게 부 하는 사무를

실시한다.

(5)국세조사원은,시읍면장의 조사실시상의 지도 국세조사지도원의 지도를 받

아,해당 지역 안에 있는 세 에 한 조사표 그 외의 조사 계서류를 작성 그 밖

의 추가 사항을 부 하는 사무를 실시.

(6)특별사정에 의해,국세조사원이 항의 사무의 일부를 행할 수 없을 때,시읍

면장이 정하는 것보다,국세조사지도원이 해당사무를 행하도록 한다.

제7조 (국세조사지도원증 국세조사원증)(1)시정 장은,국세조사지도원 국

세조사원에 해,각각 총무성 통계국장이 발행하는 국세조사지도원증 국세조

사원증을 교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2)국세조사지도원 국세조사원은,그 사무를 행할 때, 항의 국세조사지도원

증 국세조사원증을 휴 해,필요에 의해 이것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3)제1항의 국세조사지도원증 국세조사원증의 양식은,총무성령으로 정한다.

제8조 (조사구의 설정과 수정)(1)시정 장은,국세조사를 실시하는 해의 년 10

월 1일 재를 기 으로,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기 에 의해 해당 시정 의 구역을

구분해 조사구를 설정 하도록 한다.

(2)시정 장은, 항의 규정에 의해 설정한 조사구에 해,조사 시 까지 시정

의 경계변경이 행해진 경우 는 조사 시 까지 살아있는 총무성령으로 정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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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조사구의 수정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속히 이것을 수정 하도록

한다.

(3) 2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조사구의 설정 수정에 해 필요한 사항은,총

무성령으로 정한다.

제9조 (조사의 방법)(1)국세조사는,총무성령으로 정한 기간 안에서 다음의 방법

들에 의해 실시한다.

　 1 국세조사원 는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한 같은 조 제5항의 사항의 사

무 일부를 실시하는 국세조사지도원 (이하 「국세조사원등」이라고 한다.)이 조사

표를 가구별로 배부 취합하는 것.

　

2국세조사원등이 조사표를 가구별로 배부 시정 장이 직 가구로부터 해당

조사표를 제출을 받을 것.

(2)가구원의 부족 등의 사유에 의해, 항에서 규정한 방법에 의한 조사를 행할

수 없을 때는,국세조사원등이 동항의 기간 안에 있어,제5조 제1항 제1호 성명과

성별 는 동항 제2호 가구원의 수에 있는 사항을 해당 거주지의 가구원 이외의

사람들에게 질문해,이것에 기 해 조사표를 기입하는 것에 의해 국세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0조 (보고의 의무 방법)(1)국세조사에 있어서는,해당 국제소자에 있어서

조사해야하는 제5조 제1항 각호에 있는 사항 ,동항 제1호에 있는 사항에 해

서는 가구원이,동항 제2호에 있는 사항에 있어서는 가구주 가구의 표자가

각각 보고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2)세 주,세 의 표자 는 이것들에 하는 자는, 항의 규정에 의해 보고

할 수 있다.

(3) 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조사표에 기입해서 해당 조사표의 취합에 응하

고, 는 해당조사표를 직 시정 장에게 제출하거나 국세조사원 등의 질문에 답

하는 것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 (조사 락의 경우에 한 조치) 제4조에서 규정한 자(이하 「조사 상자」

라 한다)에 해,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 는 동

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가 복해 실시된 경우는,해당 조사 상자를 구성원으로

해 가구의 가주주,가구의 표자 는 이것들에 하는 자는,그 취지를 총무성령

으로 정한 기간까지, 계 시정 장에게 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취지의 신고가 있은 경우, 계 시

정 장은,해당 신고에 한 조사 상자에 해,총무성령으로 정한 기간까지,제9

조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국제조사원등에게 실시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

다.

제12조 (조사표 등의 제출 등) (1)국세조사원등은,시정 장에 해,정한 기간까

지,해당 국세조사원등이 취합하거나 는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기입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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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그 외의 조사 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2)시정 장은 정해진 기간까지, 항의 규정에 의해 시읍면장에게 제출된 조사표

그 외의 조사 계 서류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직 시읍면장에게 제출

된 조사표의 검토를 국세조사지도원에게 실시하게 해야 한다.

(3)시정 장은, 항의 규정에 의해 국세조사지도원이 검토한 조사표를 심사해,

필요한 사항을 기입함과 동시에, 역자치체의 장에 해,정한 기간까지,해당조

사표 그 외의 조사 계 서류를 송부해야 한다.

(4) 역자치체의 장은 항의 규정에 의해 시정 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조사표를

2차 으로 송부함과 동시에,총무 신에 해,정한 기간까지,해당조사표 그 외의

조사 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입회와 질문) 법률 제 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행정기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제5조 제1항 제1호의 성명과 성별 동항 제2호의 가구원 수에

해,그 직원에게,필요한 장소에 들어가, 계자에게 질문 할 수 있는 권한에 속하

는 것은, 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기입을 행하는 것에 해당되며,시정

장이 실시하도록 한다.

(2)시정 의 직원은, 항의 규정에 근거한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필요

한 장소에 들어가, 계자에게 질문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계자의 생활 는 업

무의 상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배려 해야 한다.

(3)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법률 동항에서 규정하는 사무에 한 행정기 의

장에게 하는 규정은,시정 장에게 하는 규정으로서 시정 장에게 용이 있

는 것으로 한다.

　

제14조 (결과의 공표)총무 신은,조사표의 심사 집계를 실시,그 결과를 속히

공표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 ( 역자치체의 장의 국세조사 사무)(1) 역자치체의 장은 제12조 제3항

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 외에,해당 역자치체의 구역 안에 있는 국세조

사에 한 사무 ,다음의 사무를 하도록 한다.

　1.총무 신 외 역자치체 단체장 기 자치체 단체장과의 연락에 한 사무

2.기 자치체 단체장에 한 조사표의 용지 그 외 국세조사를 해 필요한 물

품의 송부에 한 사무

3.국세조사의 고에 한 사무

　4.기 자치체가 실시하는 국세조사에 한 사무의 실시상황의 악에 한 사

무

　5.총무 신에 한 국세조사에 한 사무의 실시상황 그 외 필요한 사항의 보

고에 한 사무

　6.제12조 제3항 혹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는 각호에 있는 사항에

한 서류의 작성 보 조사방법에 해서 기 조사에 한 사무 그 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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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는 각호에 있는 사항에 부 하는 사

무

(2)시정 장은,제6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제7조 제1항,제9조 제1항 혹은 제2

항,제9조 제1항 제2호,제10조 제3항,제11조,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는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 외,해당시읍면의 구역내의 국세조사에 한 사무

,다음의 사항을 실시하도록 한다.

1.국세조사지도원 국세조사원의 후보자의 추천에 한 사무

2.국세조사지도원 국세조사원의 임명의 사령서 교부에 한 사무

　

3.국세조사지도원 국세조사원의 보수 비용의 교부에 한 사무

4. 역자치체의 단체장 그 외의 기 자치체의 단체장과의 연락에 한 사무

5.국세조사지도원 국세조사원에 한 조사표 용지 그 외 국세조사를 해 필

요한 물품의 송부에 한 사무

6.국세조사의 고에 한 사무

7. 역자치체의 단체장에 한 국세조사에 한 사무의 실시상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의 보고에 한 사무

8.제7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제7조 제1항,제8조 제1항 혹은 제2항,제9조 제1항

제2호,제10조 제3항,제11조,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혹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는 각호에 있는 사항에 한 서류의 작성 보 조사

방법에 한 기 조사에 한 사무 그 외 제6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제7조 제1

항,제8조 제1항 혹은 제2항,제9조 제1항 제2호,제10조 제3항,제11조,제12조 제

1항부터 제3항까지 혹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는 각호에 있는

사무에 부 하는 사무

　

제16조 (사무의 구분) (1)제12조 제3항 제4항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자치체가 실시하도록 하는 사무는,지방자치법(1977년 법률 제67호)제2조 제9

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제1호법정 탁사무로 한다.

(2)제6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제조 1항,제9조 제1항 제2항,제9조 제1항 제2

호,제10조 제3항,제11조,제12조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제13조 제1항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읍면이 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무는,지방자치법 제2조 제9

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1호법정 탁사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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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통계법

(1973년 제정,1985년,1991년,1999년 개정)

제1조 (명칭) 이 법은 간단히 “통계법”(StatisticsAct)으로 인용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제2조 (해석)이 법에 해당 조항에서 별도 해석이 요구되지 않으면,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1)익명화된 마이크로 데이터(anonymizedmicrodata):개인의 신분을 은폐하거나

보호하는 형태로 변형된 개인의 특성이나 정보로,이러한 특성이나 정보로는 해당

개인의 신분을 쉽게 발견하거나 확인할 수 없다.

(2)공공기 (publicagency):공무원,국가기 ,정부부처, 는 공 목 을 수행

하기 하여 성문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公社)와 그 구성원, 리, 는 고용인

(3)정보 제출 명령서(命令書,requisition):제5조의 해당 항목에 따라 발 된 정보

는 그 상세내역의 제출 명령서

(4)연구․통계 부서(researchandstatisticsunit):<표 2>에 명시된 연구 통계

부서

(5)통계목 (statisticalpurpose):<표 1>의 주제 역에 한 통계를 작성하거나 익

명화된 마이크로 데이터를 비하는 것

제3조 (통계청과 연구․통계 부서) (1)통계청과 산하 연구․통계 부서는 이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통계목 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처리한다.

(2)통계청은 통계국장(ChiefStatistician) 장 이 임명하는 리들의 지휘와 감

독을 받는다.

(3)연구․통계 부서는 과장 련 주무 장 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이 단

의 련 주무 장 은 임명하는 여타 리들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제4조 (국가통계조정 )(1)통계국장은 국가통계조정 으로서 다음의 직무를 수행

한다.

(a)연구․통계 부서가 제5 의 해당조항에 근거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

제 역의 할당을 포함하는 등 공공기 의 통계활동을 조정하는 업무

(b)통계의 수집,작성,분석,활용 등의 제반 역에서 련 공공기 에 권고사항

을 제출하는 업무

(c)국가통계의 기 을 개발하고,통계작성에 사용하는 정의,분류,용어, 차,개

념을 표 화하는 업무

(d)공공기 이 국가통계의 작성에서 승인된 기 을 수하도록 독려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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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모든 연구․통계 부서는 상기 (1)의 (c)와 (d)에 명시된 문제에 해서 통계국

장의 권고사항을 수하여야 한다.

(3)만약 연구․통계 부서가 통계국장의 권고사항을 수락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

당 부서의 과장은 거부 사유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4)(3)에 따라서,해당 연구․통계 부서로 거부 통지문을 수하면,통계국장은

(a)문제가 권고사항을 재고하거나

(b)통계국장이 권고사항을 취소하거나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단하는 경우에

는,해당 연구․통계 부서에 지침을 내릴 수 있는 장 에게 문제 을 통보

하여야 한다.

제5조 (통계국장과 연구․통계 부서 과장의 정보 징발 권한)(1)통계국장 는

연구․통계 부서 과장이 통계작성을 목 으로 자료에 근하기 하여,특정인

는 특정 구역의 유자에게 정보를 제공 는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 제출

명령권”을 합법 으로 행사하며,해당 개인은 물론 특정 구역의 유자는 최선의

지식과 신념에 근거하여 제출 상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2)정보 제출 명령서은

(a)문서로 행사하며,

(b)해당 문서의 수령자 는 제11조에 정해진 경우에는 특정 구역의 유자

를 상으로 하여야 하며,

(c)제출 명령서에 포함된 상이 되는 정보를 구체화해야 한다.

(3)정보 제출 명령서는

(a)정보 제출의 형식과 징발의 마감시 을 특정화하며,

(b)해당 정보가 특정 시 마다 주기 으로 는 징발 제출 명령서에 구체화된

형식으로 해당 문서의 수령자 는 제11조에 정해진 경우에는 특정 구역의 유자

를 상으로 해야 하며,

(c)정보가 제출되어야 하는 장소나 방식을 구체화해야 한다.

(4)어떤 개인도 자신이 직 근할 수 있거나 자신의 직책, 상거래, 리 상

이 상이 되는 어부 등을 통하여 획득한 정보 이외에 다른 정보 는 그 상세내

역을 제공할 책임은 없다.

제6조 (연구․통계부서와 여타 공공기 으로부터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

한)(1)통계국장은 통계작성을 목 으로 하여 자료를 획득하기 하여,문서로 다

음과 같은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a)제5조에 근거하여 특정 연구․통계부서가 정보 제출 명령권을 행사하여 획득

한 정보와 그 상세내역을 담당부서의 과장이 통계국장에게 제공 는 제출하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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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공공기 이 아래 두 가지의 어떤 경우에 해당하던 계없이,소유하고 있는

정보와 그 상세내역을 해당기 이 통계국장에게 제공 는 제출하도록 하는 것

(i)특정의 공공기 에 본인이 아닌 타인에 의하여 는 다른 공공기 이 제공한

정보와 그 상세내역(여기서는 “데이터 소스”(datasource)라고 부른다.)

(ii)정보나 데이터 소스를 제공 는 제출하도록 통계국장이 지시한 공공기 이

성문법에 의하여,비 유지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정보나 그 상세내역

(2)이 법이나 여타 성문법의 조항에도 불구하고,연구․통계 부서의 과장이나 공

공기 은 해당 정보와 정보의 상세내역을 제공해야 한다,다만,(1)(b)의 지침과

련하여,제공 는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정보나 그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i)상기 (1)(b)에 정한 정보나 그 상세내역에 하여,공공기 을 책임지는 장 이

제공 는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정보나 그 상세내역

(ii)해당 데이터 소스에 하여,책임을 지는 장 이 제공 는 제출 의무를 면제

한 데이터 소스

(3)(1)에 근거하여 제공 는 제출하도록 요구된 모든 정보나 그 상세내역은 통계

국장과 연구․통계 부서의 과장이나 공공기 간에 합의에 따라 제공 는 제출되

어야 한다.

(4)이 통계법 는 여타 성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a)(1)의 지침에 따라 통계국장에게 정보나 그 상세내역을 공개함으로서,어떠한

개인도 통계법 는 여타 성문법 상의 죄나 비 설의 죄를 범하지 않으며 형사

상,민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b)통계국장을 포함한 통계청 리는 직무 수행에서 (1)의 지침에 따라 획득한 정

보나 그 상세내역에 근하거나 여타 통계청 리에게 공개함으로 해서,통계법이

나 여타 성문 법률의 죄를 범하지 않으며,형사상,민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5)싱가포르 통화감독청이 리하는 정보나 그 상세내역에 해서는,성문법에 따

라 획득되었다고 하더라도 (1)의 규정이 용되지 않는다.

제7조 (정보의 공개)(1)제5조와 제6조에 의하여 획득한 정보나 그 상세내역에

하여,공개를 하는 경우 신분이 확인될 수 있는 당사자의 사 동의를 서면으로

획득하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도 그것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2)(1)에도 불구하고,통계국장 는 연구․통계부서의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제5

조 는 제6조에 따라 획득한 정보 는 그 상세내역을 다음의 형태로 공개할 수

있다.

(a)당사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통계

(b)(i) 는 (ii)에 제공 는 제출되는 익명화된 마이크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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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공공기

(ii)<표 3>에 특정화된 부류에 드는 사람들

(c)이 법률을 반한 범죄에 한 소송이나 소송의 보고 목

(d)사업체가 제공하는 생산물 는 서비스,고용자 수 는 주소와

련된 일반 성격의 통계

(e)공 역에서 일반 으로 획득 가능한 통계

(3)통계국장 는 연구․통계 부서의 과장은 (2)에 따라 특정 이해당사자에게 공

개되는 정보와 그 상세내역에 련하여,그에게 문서로 정보와 그 상세내역의 이

용방법에 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4)특정인이 본 조항을 반하여,자료수집결과 는 정보와 그 상세내역을 공개

하거나 그에게 부과된 조건들을 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법률을 반하며,유죄

결에 따라 싱가포르 1만 달러를 넘지 않는 범 의 벌 형이나 12개월을 과하

지 않는 기간의 징역형 는 두 가지 형벌이 모두 부과될 수 있다.

제8조 (통계 리의 사칭)(1)통계 리를 사칭하는 자는 범법자로,유죄 결의 경우

6개월을 과하지 않는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한다.

(2)이 조항에서,통계 리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통계청의 리

(b)연구․통계 부서의 리

제9조 (벌칙)(1)다음의 행 를 한 자는 법률을 반하며,유죄 결의 경우 싱가포

르 1000달러를 과하지 않는 범 에서 벌 형이나 범자의 경우에는 유죄 결

이후 법률 반이 계속된 매일 매일에 하여 100달러가 넘지 않는 범 내에서 벌

형이 추가될 수 있다.

(a)정보 징발 명령에 하여 일정 시간 안에 정보나 그 상세내역을 제공하기를

거부하거나 합법 면책사유 없이 그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정해진 방식으로

정보나 그 상세내역을 확인하는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정해진 방식 로 일정한

장소에 정보나 그 상세내역을 달하지 못하는 사람

(b)정보 징발 명령에 하여 허 정보나 허 의 상세내역을 고의 으로 제공

는 제출하는 사람

(c)이 통계법에 의거하여 정보 징발 명령에 의하여 요구된 정보나 그 상세내역에

필요한 질문에 응답을 거부하거나 고의 으로 허 의 응답을 제공하는 사람

(2)통계국장 는 연구․통계 부서의 과장이 서명한 “응답결과가 제출되지 않았

거나 부정확하다”는 증서는 그 증서에 진술된 사실들의 일차 증거가 되어야 한

다.

제10조 (범죄의 구성)통계국장 는 연구․통계 부서의 과장은 합리 으로 통계

법을 반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 총액이 싱가포르 200달러를 과하지

않는 액을 수령함으로 해서,제9조 (1)에 규정된 범죄에 한 고소를 취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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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제11조 (정보 제출 명령서의 송달)(1)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정보 제출 요구서

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송달한다.

(a)개인의 경우

(i)개인에게 직 명령서를 송달한다.

(ii)명령서를 해당 개인의 거주지가 있는 최종 주소지에 거주하는 성인에게 유치

하거나,그 주소지에 사 에 요 을 지불한 등기우편으로 명령서를 달한다.

(iii)명령서를 해당 개인의 사업장이 있는 최종 주소지에 고용된 성인에게 유치하

거나,그 주소지에 사 에 요 을 지불한 등기우편으로 명령서를 달한다.

(iv)개인의 상주지 는 사업장의 최종 주소지에서 에 잘 보이는 곳에 명령서

사본을 게시한다.

(b)무한책임회사가 아닌 회사의 경우

(i)명령서를 공동경 자 의 한사람이나 회사의 비서 는 직원에게 송달한다.

(ii)싱가포르 토 안에 있는 회사의 사업장 최종주소로 명령서를 유치하거나,사

요 이 지불된 등기우편으로 송달한다.

(iii)싱가포르 회사의 최종 주소지에서 운 되는 팩스번호로 팩스 송을 통하여

요구서를 달한다.

(c)무한책임회사나 여타 법인의 경우

(i)명령서를 회사의 비서나 리에게 달하거나 무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리

자에게 달한다.

(ii)싱가포르 토 안에 있는 무한책임회사나 법인의 등록사무소 는 본부 사

무소에 요구서를 유치하거나 송달한다.

(iii)싱가포르 토 안에 있는 무한책임회사나 법인의 등록사무소 는 본부 사무

소에 팩스번호로 팩스 송을 통하여 요구서를 달한다.

(2)특정 구역의 유자에게 송달되는 정보 제출 명령서는 해당 문서를 그 구역에

있는 성인에게 달하거나, 달이 가능한 성인이 그 구역 안에 없는 경우에는 명

령서를 구역 내 에 잘 뜨이는 곳에 부착하여 달될 수 있다.

(3)특정 구역의 유자에게 송달되는 명령서는 구역 유자를 추가 으로 명명하

거나 기술하지 않고,단순히 기술하는 것만으로도 법 차를 수하여 송달된

것으로 본다.

(4)명령서를 수해야 하는 당사자가 싱가포르 토 내에 리인이 있는 경우,

리인에게 달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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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규칙)(1)장 은 다음의 각항에 해당하는 규칙을 정할 수 있다.

(a)통계목 의 자료수집방법,직원의 채용방법과 업무,간행물의 출 등을 규

제하는 규칙

(b)정보와 그 세부내역을 제공 는 제출하는 형식,시 ,장소,방식과 이들을

확인하는 방식,그리고 이 통계법에 의하여 규정된 여타 사항을 규정하는 규칙

(c)이 통계법에서 규정된 정보와 그 세부내역을 제공 는 제출하는 책임을 완

히 는 부분 으로,그리고 무조건 는 미리 규정된 조건에 근거하여 면제하

는데 필요한 규정

(d)이 통계법의 목 과 개별 조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반 인 규정

(2)이 조항에 의하여 정해진 규칙은 보에 출 한 이후,가능한 빨리 싱가포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각종 표의 개정)장 은 보에 시행령으로,<표 1>,<표 2>,<표 3>개정

할 수 있다.

<표 1>제2조와 제13조 통계의 주제 역

1.사고 2.농업 3.축산업 4.은행업 5.출생과 사망 6.건축물

7.국 8.상업 9.통신업 11.범죄 12.문화 13.교육 14.에 지 14a.환경

15.외부교역 16.가족계획 17.어업 18.임업 19. 융업 20.보건

21.주택 22.입국과 출국 (이민) 23.세입과 세출 23a.정보와 통신기술

24.보험업 25.내부교역 26.노동 27.토지이용 28.인력(노동력)

29.제조업 30.결혼 이혼 31.기후 32. 업 22.마약

34.삭제(2010년 12월 3일 법률 개정)35.인구 36. 력 37.수형시설

38.채석업 39. 크리에이션 40.사회보장 41.스포츠 42. 43.운수업

44. 기 수도업

<표 2>

제2조와 제13조의 연구․통계부서

1.건축․건설청 경제연구국.

2.경제개발원 연구․통계부서.

3.교육부 리정보․연구부서.

4.2010년 12월 3일 삭제.

5.보건성 보건정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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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력부 인력 연구․통계국.

7.싱가포르 통화감독청 융감시국.

8.싱가포르 정보통신개발청 략기획처

9.환경청 연구․통계부서

10.싱가포르 에 지시장 감독청 연구․통계부서

.

<표 3>

제7조 (2)b와 제13조

THIRDSCHEDULE

특수분류

1.공공기 에 의하여 임명된 자문 담당

2.1973년의 통계법 (법률 46호)

1986의 통계법 (법률 19호)

3.1990년의 통계법 (법률 9호)

4.1995년의 수출입 규정(법률 24호)

5.1999년의 건축/건설청 법(법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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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센서스법

(1973년 제정,1991년 개정)

제1조 (명칭)이 법은 “센서스법”으로 간단히 명명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제2조 (해석)이 법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은 경우,용어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센서스 직원”(censusofficer):제4조,제5조,제6조에 의하여 임명된 사람들

"주무 청"(competentauthority):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공직자 는 법정기

는 기 의 직원으로,법룰에 의하여 공직자 는 법정기 이나 그 기 의 공

직자에 의하여 획득된 정보나 그 세부사항에 하여 비 수의 책임이 있는 사

람

“주택”(dwelling-housing):싱가포르 토(선박을 포함)안에서 거주를 목 으

로 체 는 일부가 사용되는 구 는 일시 인 건축물,건물,가건물 는

돌출물

"조사표“(schedule):센서스를 목 으로 하여 요구되는 특정사항을 기재하도록

요구되는 정해진 양식의 조사표

“총감독”(Superintendent):제4조에 의하여 임명된 센서스의 총 감독

제3조 (센서스 실시 명령권한)장 은 보에 싱가포르 역 는 일부지역에

하여,인구,주택,농업,가축,어업,상업,노동,산업,건축물,상업,교육,건강,가

족계획,수송 등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에 하여 센서스를 실시할 것을 통

보할 수 있으며,다음과 같은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a)센서스 실시일자

(b)센서스 실시에 의하여 획득하게 되는 정보의 세부내역

제4조 (센서스 총감독 지명) (1)장 은 센서스 총감독이라 불리는 직원을 임명

하여,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센서스의 체 과정을 감독한

다.

(2)센서스의 총감독은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고 이 법 는 다른 규정에 의거하여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장 이 주는 모든 지시를

수하여야 한다.

제5조 (센서스 부감독과 조감독의 임명)장 은 특정 지역에 하여,센서스 부감

독과 조감독을 지명하고,센서스 목 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능을 그들에게 부

과할 수 있다.

제6조 ( 리자와 집계요원의 임명)총감독은 특정 지역의 실시를 리하거나 보조

하는데 필요한 리자,집계요원 여타 센서스 직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필요한

때는 그 임명을 철회할 수 있다.



695

제7조 (센서스 직원)(1)센서스 직원은 공무원으로 간주되고,일반형법 용의

상이 된다.

(2)제6조에 근거하여 임명된 모든 센서스 직원은 근무 에는 임명장을 휴 하여

야 하며,“센서스 직원”으로서의 그의 권한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검열을 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명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주택 유자의 근 번호부착 허용)주택 는 다른 부지를 유하는

사람은 라도 센서스 목 에 필요한 경우에는 센서스 직원에게 근을 허용하고,

센서스 총감독이 주택이나 부지에 센서스 목 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나 번

호를 부착하는 것 는 그것에 한 체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마땅하

다.

제9조 (센서스 직원의 질문)센서스 직원은 자신이 임명된 지역의 범 안에서 모

든 사람에게 센서스 목 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제10조 (조사표의 달과 완성)(1)센서스 직원은 자신이 임명된 주택 여타 부

지에서 주택 여타 부지의 유자가 완성할 수 있도록 조사표 는 그것의 일부

를 유치할 수 있다.

(2) 유자는 정해진 시간 안에 조사표를 완성하거나 정해진 방식으로 그것을 완

성하여,그것을 해당 주택 는 여타 부지가 치한 지역에 임명된 집계요원 는

리자에게 는 총감독이 지시하는 다른 사람에게 해당 조사표를 달하여야 한

다.

(3) 유자가 조사표를 정해진 방식으로 완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해당 조사표를

수한 상태로 보 하여,집계요원, 리자 는 제9조에 의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 후 정해진 방식 로 해당 조사표를 완성할 수 있는 별도의 사람에

게 달하여야 한다.

(4)센서스 실시를 하여 정해진 일자 이 에는 어느 때라도,그리고 센서스 실시

를 하여 정해진 일자 이후는 1년 이내(어떤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기간),총감독

이 지시하는 경우,센서스 직원은 해당 주택이나 여타 부지를 방문하여,센서스 목

으로 이미 취득한 정보의 정확성을 검하고,조사표의 특정 항목에서 부정확하

다고 단하면,그 항목을 필요한 로 정정 보완할 수 있다.

제11조 (공공시설,호텔 등의 인구집계)(1)총감독은 센서스 시 에서 해당 부지에

있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기재하여야 할 조사표를 달하도록 할 수 있다.

(a)병원,노역장,유치장,경찰서,교도소,임시 감옥 는 공공시설,자선시설,종

교시설,교육시설을 장하고 있는 사람

(b)호텔,기숙사,숙소 는 클럽 등의 리자,비서,피고용자

(2)조사표를 달받은 사람은 병원,노역장,유치장,경찰서,교도소,임시감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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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선시설,종교시설,교육시설,호텔,기숙사,숙소 는 클럽의 체류자에 하

여 아는 로 정확하게 해당 조사표를 완성하여,그 지역을 리하도록 임명장을

부여받은 센서스 리자,집계요원 는 총감독이 지시하는 별도의 센서스 직원에

게 달하여야 한다.

제12조 (육해공 군 여행자의 집계)총감독은 센서스 목 에 가장 부합되는

방식과 수단을 동원하여 다음의 상 집단에 하여 이 법과 련 규정이 요구하

는 정보를 수집하고,이 법에 의하여 정해진 총감독 보고서(abstracts)에 해당 정보

를 기재하여야 마땅하다.

(a)육군,해군,공군

(b)센서스 실시기간 집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 (여행자)

제13조 (주무 청으로부터의 정보 요구)(1)총감독은 센서스 목 으로 제1조사표

(FirstSchedule)의 제1열에 명시된 주무 청에 직 연락하여,제1조사표의 제2열

에 명시된 주무 청이 획득한 정보와 상세내역을 자신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법의 규정에 불구하고,주무 청은 총감독과 주무 청이 합의한 기한 안에

해당 정보와 그 상세사항을 제공하여야 마땅하다.

(2)(주무 청으로부터의 정보 요구) 이 법 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도 제1항의 지시에 근거하여 총감독에게 정보와 그 세부사항을 공개함으

로 해서,비 수 사항을 반한 것(breachofconfidence)으로 이 법 는 다른

법에 의하여 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제14조 (집계요원으로 활동해야 하는 고용주의 경우) (1)고용주는 총감독의 서

명이 들어있는 정보 징집 요청서를 수하게 되면,자신이 고용하는 다음에 해당

하는 직원들의 집계요원으로 활동해야 한다.

(a)공장이나 작업장에서 거주하는 직원들

(b)(재무)장 이 보에 통보하는 유형의 직원들

(2)모든 고용주는 해당 조사표를 사실 로 정확하게 기재하여,그 지역을 리하

도록 임명장을 부여받은 센서스 리자,집계요원 는 총감독이 지시하는 별도의

센서스 직원에게 달하여야 한다.

제15조 (센서스 실시에 조해야 할 정부 공무원)정부 공무원은 외 없이 총감

독이 지시하는 로,센서스 실시에 조하여야 마땅하다.

제16조 (집계요원이 리자에게 달하고, 리자가 총감독에게 달해야 할 조

사표와 반송결과) 집계요원은 외 없이 총감독이 요구하는 로,자신이 임명된

지역의 리자에게 모든 조사표와 반송결과를 해당 목 을 하여 부감독 는 조

감독에 의하여 임명된 날짜에 달하여야 한다. , 리자는 자신의 책무로서 조

사표를 확인하고 그것을 해당지역의 부감독 는 조감독에 달하고,부감독 는

조감독은 그 결과를 총감독에게 재차 달하여야 한다.

제17조 (센서스 정보의 공표)(1)총감독은 이 법에 의거하여 달된 조사표와 반

송결과를 수하고 나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그 보고서는 개 정보로서 출

되어야한다.이 보고서의 출 이 는 이후에,요약본과 특별 집계결과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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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로서 공표할 수 있다.

(2)제1항에 의거하여 비된 보고서나 요약본에 편집되어 사용된 정보는 이해 당

사자의 사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의 정보나 세부사항으로 확

인이 가능한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3)이 법률의 규정 아래서 획득한 개인에 련 정보나 세부사항은 해당 개인의

사 승인이 없이는 공개될 수 없으며,그 외사항은 다음과 같다.

(a)특정 산업의 운 에 한 통계는 해당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정부의 주무

청이 해당 산업의 정보와 그 세부사항의 출 을 면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산

업 종사자의 숫자에 계없이 그 결과를 출 하여야 한다.

(b)개인 신상을 확인하지 않고 공개가 가능하며,특정 정보나 세부사항을 소유

하는 정부 부처를 장하는 장 의 의견에 따라 한 시간이 경과한 경우

(c)이 법에 따라 법사항의 소송 진행이나 소송에 한 결문 작성을 목 으

로 하는 경우

(d)다른 자료원에서 획득이 가능한 개 성격의 정보

(4)특정 정보나 세부사항을 장하는 주무장 은 다양한 상거래와 산업의 상태에

정한 주의를 해야 하며,특정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정보공개가 불이익

이 될 수 있기 때문에,상거래의 비 이나 상거래의 이윤에 한 정보제공 결과의

공개를 억제하는 것이 요하다는 사실에 하여 정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제18조 (센서스 정보의 공개)(1)제17조에도 불구하고,센서스의 총감독 는 그에

의하여 서면으로 인가된 센서스 직원은 제2의 조사표에 명시된 공공공기 주무

리의 서면 요청에 하여,비 수를 조건으로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획득된

개인에 한 정보의 세부사항을 다음의 경우에 하여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

(a)정보나 그 세부사항이 다른 법률에 따라 공공기 에서 획득이 가능한 경우

(b)정보나 그 세부사항이 제13조에 따라 주무 청에 의하여 획득되고,주무

청이 그러한 공개에 하여 서면 동의한 경우

(2)센서스 총감독과 서면으로 그에 의하여 인가된 센서스 직원으로 이 조항에 따

라 정보와 그 세부사항을 공개함으로 해서,이 법에 의하여 비 수의 책무를

반한 것으로 유죄 결을 받지 아니 한다.

(3)제1항에 근거하여 정보나 그 세부사항이 공개된 공공기 에 근무하는 사람은

어떤 법률에서라도 책무 는 책임사항을 강제로 집행하기 하여 그 정보 는

세부사항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제1항에 따라 정보와 그 세부사항이 공개된 공공기 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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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의 서면 동의 없이 는 비 수 의무를 반하고 그 정보와 세부사항을 공

개하는 경우,법률을 반한 것이 되며,유죄 결을 받는 경우,최 1000달러의

액에 해당하는 벌 형 는 최고 1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의 징역형 는 이들 두

가지 형을 선고할 수 있다.

(5)이 조항에서

“공공기 ”은 정부의 부처나 부서(담당과)를 포함한다.

“주무 리”는 공공기 과 련하여,이 조항의 목 으로 장 이 직 주무 리

로 지정한 직원을 가리킨다.

제19조 (센서스 직원의 반행 )센서스 직원과 보고서나 요약본의 작성에서 총

감독이 고용한 모든 사람들 에서,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유죄 결을 받는

경우,최 1000달러의 액에 해당하는 벌 형 는 최고 1개월에 해당하는 기

간의 징역형 는 이들 두 가지 형을 선고할 수 있다.

(a)충분한 이유 없이,총감독이 그에게 지시한 지침이나 요구를 수하지 않거

나,그것을 소홀히 하여,그에게 부과된 책무를 수행하는데 한 업무의 성과를

보이지 않는 직원

(b)성가시거나 부 한 질문을 고의 으로 하는 직원

(c)고의 으로 잘못된 반송결과를 작성하는 직원

(d)정부의 인가된 직원 이외의 사람들로부터 비용을 받거나 보상을 수령하는

직원

(e)그의 업무 는 책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획득한 정보를 다른 사

람에게 불법으로 출 하거나 달하는 직원

제20조 (일반 반사항)다음의 행 를 한 사람은 유죄 결을 받는 경우,최

1000달러의 액에 해당하는 벌 형 는 최고 1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의 징역형

는 이들 두 가지 형을 선고할 수 있다.

(a)센서스를 목 으로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센서스 직원에게 사실 로 정확

하게 응답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

(b)이 법률의 목 에 따라 기재해야 할 문서나 문항에 하여,사실이 아닌 응

답을 고의 으로 하는 사람

(c)센서스 직원의 업무 수행을 고의 으로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사람

(d)센서스 실시 이후 6개월 이내에 센서스 목 으로 부착된 숫자, 자, 번호

등을 삭제하거나 훼손하는 행 를 하는 사람

(e)이 법이나 련 규정을 수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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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이 법률의 규정을 반하여 공개된 정보를 소유하고,그 정보를 출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달하는 사람

제21조 (센서스 직원의 사칭)센서스 직원을 사칭하는 것은 법행 에 해당하며,

유죄 결의 경우에는 최고 6개월의 기간에 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제22조 (검찰총장의 재가에 의한 형사소추)검찰총장의 서면 사 재가 없이는,이

법에서의 형사소추는 불가능하다.

제23조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 센서스 기록)이 법에 의하여 센서스 직원 는 그

의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사람이 작성한 문서, 장, 는 기록상의 기재사항은 민

사 는 형사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단 외사항은 이 법에 의하여 실

시되는 소송 차에서 그러한 기재를 한 사람을 피고로 하는 경우이다.

제24조 (규칙)장 은 다음의 규칙을 별도로 제정할 수 있다.

(a)센서스 직원의 직무사항에 한 규정

(b)센서스 목 으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정보원과 취득방식을 정하는 규정

(c)이 법의 목 을 수행하기 한 조사표의 형태와 이 법이 정하도록 규정하는

문제를 구체화하는 규정

(d)이 법의 규정과 목 에 효력을 발생시키는 규정

제25조 (조사표의 개정)(1)제2항에 근거하여,장 은 보에 통고하여 제1조사표

와 제2조사표를 개정할 수 있다.

(2)장 은 해당 법률을 리하는 주무 청의 책임 장 의 사 승인 없이는 제1

조사표에서 어떤 법률을 추가,삭제 는 체할 수 없다.

제26조 (경과규정)폐지된 센서스법에 따라 수집된 모든 정보도 정보의 공개에

하여,이 법에 의하여 그 정보가 수집된 것처럼,이 법에 의하여 제공된 것과 같은

동일한 안 조치의 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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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통계법

통계법

1932년 10월 19일 공포 1934년 시행

1938년 8월 20일 개정 공포

1947년 9월 29일 개정 공포

1972년 5월 26일 개정 공포

제1조 (통계법의 목 )정부통계의 수집과 편찬,국가통계 총 보고서의 편찬,통

계 방법의 통일,통계업무의 배분,통계 로젝트에 한 업무의 방향과 리는

이 법의 각 조항에 의하여 규정된다.

제2조 (지휘와 감독) 통계 로젝트에 한 업무에 해서는,정부의 각층에 속해

있는 주계부서 는 인원들은 상 주계부서 는 인원에 의하여 지휘 는 감독

을 받는다. 정부의 각 층에 있는 주계부서 는 인원은 이 법에 의거하여 부서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식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공식통계의 역)정부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통계를 수집하고 편찬한

다.

(1)기본 국세조사의 통계

(2)정부기 의 직무상 응용통계

(3)업무통계(정부기 이 수행하는 공 서비스의 통계)

(4)공무원과 그들의 서비스 활동에 한 통계

(5)추가 으로,정부기 이 작성해야 한다고 단하는 통계

제4조 (특정 역의 공식통계)제3조에서 언 된 특정 역의 통계는 정해진 정부기

이 수집하여 편찬하여야 한다.그러나 다음 통계는 앙정부의 주계처 는 지

방정부의 지방 주계부서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1)기본 국세조사의 통계

(2)하나의 정부기 이 수집하거나 작성할 수 없는 통계

(3) 재로서는 어떤 정부기 도 작성할 수 없는 통계

제5조 (통계작성 업무계획과 수정안) 각 수 의 정부나 앙정부의 기 이 수집

하고 편찬해야 하는 통계의 업무분업에 해서는, 앙정부의 주계부서가 통계업

무를 작성하여,그것을 국 주계처 회의나 앙 주계부서 회의에 제출하여 결의

를 해야 한다. 국 주계회의나 앙 주계부서 회의에서 결의를 획득한 후, 앙

주계부서는 그 결의를 행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통계 역의 분업에

한 어떤 수정안에 해서도, 앙 주계처 단 는 행정원의 승인을 얻기 하여

동일한 차를 밟아야 한다.그러나 그 수정안에 변동내용이 크지 않고,통계계획

의 기본골격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다면, 앙 주계처 단 는 련 정부기 의 자

문을 얻어서 그 수정안에 하여 자체 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행정원의 개별 정부기 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특별유형의 통계에 해서

는, 앙 주계부서는 입법원,사법원,고시원,감찰원 등의 각 정부기 의 자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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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서 통계의 범 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조 (통계업무의 작성)제5조 제1항의 통계계획에 헤서는 다음 항목을 구체화

하여야 한다.

(1)통계기 과 하 기

(2)통계구역(statisticalarea)

(3)단계별 통계 로젝트

(4)통계의 과목(statisticaltheme)

(5)통계의 단 (unitofstatistics)

(6)통계의 형식(formatofstatistics)

(7)통계의 수집 편찬 방법

(8)자료공개의 정도(degreeofdatadisclosure)

(9)통계보고서의 출 범

(10)통계계획에 구체화되어야 할 다른 항목

제7조 (통계기 과 정부기 )이 법에서 정해지는 통계기 과 그 수 은 정부회계

법에 따라 정해진 정부기 그 수 과 일치해야 한다.

제8조 (통계작성의 차)빈번하게 수집되고 편찬되는 통계에 해서, 앙 주계부

서는 행정원에서 통계구역에 한 최종승인을 획득하기 하여,이 법의 제5조 제

1항에 제시된 것과 동일한 차를 수하여야 한다.그러나 통계가 잠정 으로 수

집되거나 편찬되는 경우에는, 앙 주계부서가 자체 으로 나라 체의 상황을 고

려하여 통계구역의 새로운 구획을 결정할 수 있다.

제9조(통계업무의 작성) 국의 모든 통계업무에 한 반 기획 작업으로서,

앙 추계단 는 매년,5년 간격,10년 간격 는 다른 구체 인 기간에 따라 통계업

무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국세조사 기구의 설치) 앙 주계부서는 필요한 경우,기본 국세조사와 여

타 센서스의 통계를 수집하고 편찬하기 하여 센서스 기 을 설치할 수 있다.주

계부서는 한 다른 정부기 과 임시 연락업무를 장하는 기구를 조직할 수 있

다. 항에서 명시된 통계는 산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집되거나 편찬되

어서 아니 된다.

제11조 (통계작성의 표 화)제3조 제2항,제3항,제5항에 언 된 특수목 의 통계

를 제외하고는,통계의 주제나 단 ,통계의 형식,통계의 수집 편찬 방법이 표

화되어야 한다.그러나 통계 상이나 단 ,통계의 형태,통계의 수집 편찬

방법이 상황에 따라 특수통계의 경우에 표 화되기가 힘드는 경우에는,해당 통계

기 의 통계직원은 앙 주계부서에 수정을 요구하거나 안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앙 주계부서가 항에서 언 된 특수목 의 통계가 원래의 목 에 향을

주지 않고 다른 용도에도 채택될 수 있다면, 앙 주계부서는 통계의 주제나 단 ,

통계의 형식,통계의 수집 편찬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융통계의 주제와 단

는 산과 회계에서 사용되는 주제나 단 와 일치해야 한다.

제12조 (잠정 통계의 작성)이 법의 제5조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정부기 이 잠정

통계를 수집하고 편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이들 통계의 수집이나 편찬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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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기 의 통계직원이 부서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서 행하여 질 수 있다.

제13장 (통계업무에 한 의견 조율)통계직원의 의견이 특정 통계 로젝트에

한 문제에서 그의 부서 책임자와 다른 경우에는,상 책임자 는 상 통계직원

이 해당 논쟁의 문제 을 해결하여야 한다.

제14조 (통계 일의 보 )정부기 이 각 수 에서 수집하거나 편찬한 통계 일

은 해당 기 의 통계직원의 감독이나 책임 아래 보 되어야 한다.

제15조 (통계작성결과의 기록이나 보고방식)특정 정부기 의 공 서비스의 문서

화나 편찬된 통계보고서의 제출은 그 기 의 부서 책임자에 의하여 지명된 통계직

원이나 련 인원에 의하여,이 법의 제5조와 제6조의 통계계획이나 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정부기 은 각 수 에서 이러한 공식 의무를 효과 으로 수행

하기 하여,통계작성결과를 충분히 활용하여야 한다,연차 로젝트에 추가되

는 통계보고서나 업무보고서는 그 부서의 통계직원에 의하여 편찬되거나 검되어

야 한다.

제16조(주계부서의 감독)통계의 효율성을 증 하고,통계의 정확성을 증 시키기

하여,주계부서는 항상 통계직원을 견하여,정부기 이나 그 하 기 에서 수

집되거나 편찬된 통계를 감독하거나 재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주계부서의 감독)군사나 외교에 한 기 을 요하는 정보를 제외하고,주

계처는 통계보고서를 감독 떠는 재검토하고,나아가 필요한 통계작업을 수행하기

하여 해당 기 의 이의제기에 계없이, 련 정부기 과 그 하부기 의 문서,

기록, 일을 검할 수 있다.동일한 권한은 주계부서의 허가를 받고 견된 통계

직원에게도 용된다.

제18조 (공식통계의 간행 차)공식통계의 간행은 정부의 주계부서에 의하여 수행

되어야 한다.해당 통계가 정부부서에 의하여 간행되는 경우,그 통계는 그 정부의

주계부서에 재평가를 하여 제출될 수 있어야 한다.

제19조 (통계조사 승인번호)정부기 이 민간인에 한 통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에는 정부는 조사방법과 조사표를 상 주계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사방법과 조사표가 상 주계부서에 의하여 승인되면,정부기 은 모든 조사표

에 승인번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20조 (응답자의 의무)응답자는 기 ,단체 는 개인에 계없이,조사표에

하여 사실에 기 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제21조 (통계직원의 권한 남용 방지)통계를 수집하고 편찬하는 통계직원은 응답

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그의 권한과 지 를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연차별 통계의 시작과 마감 일자)연차별 통계의 시작과 마감일차는 정부

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제23조 (통계보고서의 제출)정부기 이 제출하는 통계보고서는 담당 부서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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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통계직원이 그 보고서에 서명하고 나서 담당 부서 책임자에 의하여 상 기

에 제출한다.그러나 통계보고서가 그 기 에서 필요하지 않고,상 주계부서나

상 통계직원에 의하여 수집되거나 편찬된 것인 경우에는 통계보고서는 상 통

계직원에 의하여 상 기 에 제출할 수 있다.

제24조 통계보고서가 제23조에 따라 행정원,입법원,사법원,심사원,감찰원에 제

출된 후에,해당 보고서가 담당 부서 책임자가 제출한 경우에는 행정원을 통하여

앙 주계부서에 송부한다.만약 통계보고서가 담당 통계직원에 의하여 제출된 것

인 경우에는 그것은 앙 주계부서에 직 제출되어야 한다.이러한 두 채 로

앙 주계부서에 수된 모든 통계보고서는 국통계 일반보고서에 편찬하도록 한

다.

제25조(공식통계의 배포)이 법의 제5조 제2항에 정해진 차를 통하여 수집되고

편찬된 통계는 련통계를 요구하는 모든 정부기 에 배포되어야 한다.

제26조 (통계의 분류)통계는 공 공개의 정도를 기반으로 다음 유형의 통계로

범주화되어야 한다.

(1)비 통계(confidentialstatistics):이 통계는 공개를 지하며,통계목 으로만

정부기 에 공개될 수 있다.

(2)공개통계(openstatistics):이 통계는 열람과 탐문을 목 으로 일반 에게 공

개될 수 있다.

(3)공표통계(publiclyannouncedstatistics):이 유형의 통계는 정해진 시간과 조건

에 따라 특정의 장소에서 공표된다.

제27조,( 만 통계연보의 간행) 앙 주계부서는 매년 국가통계 일반보고서를 토

로 하여, 화민국( 만)의 통계연보를 편찬하고,행정원의 승인을 획득하여 그

연보를 출 한다.

제28조 (지방정부의 특정통계 수집 는 편찬) 앙정부의 탁으로 수집되거나

편찬된 통계를 제외하고,지방정부가 특정 통계를 수집하거나 편찬할 필요가 잇을

때는,그 통계가 이 법의 제5조에 따라 행정원이 승인한 통계계획과 일치하는 경

우에는 그 게 할 수도 있다.

제29조 (학술연구 목 의 통계)이 법에 의하여 제시된 규정은 학술기 는 교

육기 에 의하여 연구목 으로 수집되거나 편찬된 통계에는 용되지 아니한다.

제30조 (통계법 시행령)이 법의 시행령은 앙의 련기 에서 의하여 제정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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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효력의 발생)이 법은 공포와 더불어 효력을 즉시 발생한다.

所有條文

列印

第一條　　

政府統計之調查、編製，全國統計總報告之編纂，統計辦法之統一，工作之分配，及業

務之指 、監督，依本法之規定。

第二條　　

各級主計機關或主計人員，關於統計業務，應受該管上級主計機關或主辦主計 人員之

直接監督 指 ，並依法受所在機關長官之指揮。

第三條　　

政府應辦理之統計為左列各種：

一、基本國勢調查之統計。

二、各機關職務上應用之統計。

三、各機關所辦公務之統計。

四、公務人員及其工作之統計。

五、各機關認為應辦之其他統計。

第四條　　

前條各種統計，由有直接關係之各機關辦理之。但有左列情事之一時，在中央 由中央

主計機關，在地方由地方主計機關分別辦理之：

一、屬於基本國勢調查 。

二、不應 屬於任何機關之範圍 。

三、各機關未及調查編製 。

第五條　

中央主計機關根據 要情形， 各級政府及中央各機關統計範圍之劃分，擬具

方案，經全國主計 議或中央主計機關主計 議之議決，呈請行政院核定之，

有變更時亦同。但無關根本原則之變更，得由中央主計機關 關係機關商定之。

立法、司法、 試、監察等機關，為行使職權所 要之特種統計，應由各機關 中央

主計機關商定其範圍。

第六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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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條第一 方案應明定左列各事 ：

一、統計之機關單位及其分級。

二、統計區域。

三、分期進行之統計計畫。

四、統計科目。

五、統計單位。

六、統計表冊格式。

七、調查及編製之方法。

八、統計之公開程度。

九、統計報告印行範圍。

十、其他應行明定事 。

第七條　　

統計之機關單位及其分級，不得牴觸 算法關於機關單位及其分級之規定。

第八條　　

統計區域之劃分，除經常性質之統計，應經第五條第一 程序外，其臨時性質之統計，

中央主計機關得斟酌全國情形劃定之。

第九條　　

中央主計機關為統籌全國統計業務之進行，應擬定每一年、每五年、每十年或 其他一

定期間之統計計畫。

第十條　　

主計機關辦理基本國勢調查或其他有普查性質之統計，按其 要情形，得設普

查機構辦理，並得 各級政府其他機關為臨時之聯絡組織。前 統計，非於其經費 算

成立後不得 辦。

第十一條　　

統計科目、單位、表冊格式及調查、編製方法，除第三條第二款、第三款及第

五款統計中 供特殊目的之用 外，均應有統一之規定C但因特種情事不能適 用時，

關係機關主辦統計人員得呈請中央主計機關核定變通辦法。前 供特殊目的之用之統

計，中央主計機關如認為可兼供他種目的之用時，於不妨礙其原定目的之範圍內，得變

更其科目、單位、表冊格式及調查、編製 方法。財政統計之科目及單位，應 算上

及 計上所用 相合。

第十二條　　

政府機關 辦臨時性質之統計，除準用第五條之規定外，各該機關主管長官得 令其辦

理統計人員辦理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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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十三條　　

統計人員 所在機關長官因統計業務發生不同意見時，由其該管上級機關主管

長官及其主辦統計人員處理之。

第十四條

各機關之統計檔案，由該機關辦理統計人員掌管之。

第十五條　　

政府機關公務之登記、統計報告之編 ，由各該機關長官負責運用所屬統計人 員及其

他有關業務人員，依第五條及第六條所定方案及程序辦理之。各機關執行公務應充分利

用統計結果，其年度工作計畫 工作報告所附之統計表報，應由統計人員編製或 核。

第十六條　　

為提高統計效能，增進統計確度，主計機關應隨時指派統計人員經常稽核及複查各該政

府機關及所屬機關之統計工作。

第十七條　　

主計機關為稽核及複查統計報告 辦理統計工作，得隨時查閱各該機關或所屬 機關有

關係之檔案、表冊，除軍事、外交之機密案件外，各該機關長官不得拒 絕；受主計機

關之命稽核各機關統計工作之統計人員，查閱各該政府機關之檔 案、表冊亦同。

第十八條　　

政府統計資料之發 ，由主計機關為之；其由各機關發 ，應 各該機關主 計機關

備查。

第十九條　　

政府機關因業務 要向民間 辦統計調查時，應 調查辦法及調查表先 其主 管主計

機關核定；凡經核定之調查案件， 核定之文號於調查表上註明。

第二十條　　

政府辦理統計時，被調查 無論為機關、團體或個人，均有據實詳盡報告之義 務。

第二十一條　　

辦理統計人員，不得利用其職權及地位，妨害被調查 之權利。

第二十二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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每一年度之統計，起訖日期由政府定之。

第二十三條　　

各機關之統計報告，經主管長官及主辦統計人員簽名後，由主管長官呈 該管 上級機

關。但其統計非本機關所 要，而由上級主計機關或主辦統計人員直接 命令辦理 ，

由主辦統計人員呈 之。

第二十四條　　

統計報告經前條程序依次遞 至行政、立法、司法、 試、監察各院時：其由 主管長

官編 ，應經由行政院轉發中央主計機關其由主辦統計人員呈 ，逕呈中央主計機

關。均由中央主計機關，彙編全國統計總報告。

第二十五條　　

關於第五條第二 之統計，應由主辦統計人員逕 各關係 要機關。

第二十六條[令函]

統計之公開程度分左列三類：

一、祕密類：除因統計上之目的供給政府機關之 要外，不得洩漏之。

二公開類：得供公眾閱覽及詢問。

三公告類：應按規定時期及其他條件，於一定地域公告之。

第二十七條　　

中央主計機關每年根據全國統計總報告，提要編纂中華民國分類統計年鑑，呈 經行政

院核定印行。

第二十八條　　

地方政府，除由中央政府委託辦理之統計外，於不牴觸第五條統計方案之範圍 內，得

按其 要，辦理地方統計。

第二十九條　　

學術及教育機關為研究學術而辦理之統計，不適用本法之規定。

第三十條　　

本法施行細則，由中央主管機關定之。

第三十一條　　

本法自公 日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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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통계법

(1972년 제정,1978년 개정,2008년 제2차 개정)

제1조 (정의)이 시행령 (1978년 개정)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통계국" -이스라엘 앙통계국(CentralBureauofStatistics)

"센서스“-인구센서스(총조사)

“통계”-제3조 제7조에 명시된 사항과 제6조의 센서스 조사표에 포함된 주

제의 세부항목들에 한 통계 정보와 비자의 인(non-arbitrary)통계 표본추출

방법에 따라 수집된 상기의 정보나 그 세부사항을 포함한다.

“통계활동”-통계의 수집과 처리

"국가기 “- 앙정부 부처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이 법의 목 을 달

성하기 하여 앙정부에 의하여 규정된 독립 청,법인체와 다른 모든 기 에

지방자치단체의 정부를 포함한다.

”청장“-통계청장

“직원”-이 법에 근거하여 통계업무와 련된 기능을 수행하는데 고용된 모든

사람

“수임직원”(empoweredemployee)-이 시행령의 규정이나 통계청장에 의하여

서면으로 특정 문제에 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집계요원, 리인 는 기타의 직

원

“센서스 명령”(censusorder)-제3조의 명령

“조사표”-통계조사를 목 으로 하는 문서 는 그 형식

제2조 (통계청장,1978년 개정)(1)이스라엘 정부는 국무총리의 제청으로,통계청

장을 임명한다.임명결과 보(官報,Reschumot)를 통해서 발표한다.

(2)통계청장은 통계청을 표하며,국가기 의 모든 통계부서를 지도하여야 한다.

(3)통계청장은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과학 기 을 일차 고려사항으로 하여

야 한다.

제3조 (통계청의 기능)통계청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978년 개정)(1)인구

그것의 사회,보건,경제,상업,공업과 여타의 련 활동과 국가의 물리 상태에

한 통계활동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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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통계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출 함에 있어서 국가기 과 력하여야 한

다.

(3)국가통계 원회(PublicCouncilforStatistics)의 자문을 받아서,국가기 의 통

계활동에 한 다년간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국가통계 원회와 련 기 의 자문을 받아서,정부기 이 이용하는데 필요한

표 통계분류체계(uniform statisticalclassificationsystem)를 정해야 한다.

(5)국가기 의 각 부서에 의하여 수행되거나 기획되고 있는 통계활동에 한 정

보를 수집하거나 출 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통계 원회)(1978년 규정)

(1)국무총리는 국가기 ,고등교육기 ,연구기 ,공공단체,통계학 경제사회

문제에 한 문가의 표로 이루어진 국가통계 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2)국가통계 원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a)국무총리와 련부서 장 들에게 국가기 의 통계활동에 하여 자문에

응한다.

(b)통계청이 수행하는 각종 통계활동에 하여 통계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이 목 을 수행하기 하여, 원회는 일반 을 상으로 하는 조사표를 사

검토할 수 있다.)

(c)국가기 으로부터 통계활동 수행에 한 계획을 수하여,이들 계획에

하여,기 간 조정에 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d)국가기 의 통계활동을 효율화하고 진 시키기 한 제안서를 작성한다.

(3) 원회는 상기의 차를 규칙으로 제정하여, 보에 출 하여야 한다.

(4)국가통계 원회를 임명하는데 있어서,사정이 허용하는 한 양성평등에 한

한 조치가 취하져야 한다.(2008년 개정)

제5조 (통계활동의 조정)(1978년 개정)

(1)일반 는 그 일부를 상으로 하는 국가기 의 통계활동은 통계청장의

자문을 받아서 수행되어야 한다.해당 활동이 센서스인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사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2)통계청이 특정 정부부처의 활동 역에 속하는 주제 역에 하여 통계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부처의 자문을 받아서 수행되어야 한다.특히,해당 활동이 센

서스인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사 승인을 받아서 수행되어야 한다.

(3)이 조항의 목 상,“센서스”(census)는 “인구,주택 는 농업,공업 는 여

타 경제활동과 련한 주제 역에 하여,일반 체를 상으로 하여 국가

는 그 일부에서 수행되는 통계활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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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 조항의 규정으로 통계작성이 아닌 다른 목 으로 특정 법에 의하여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세부사항에 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못한다.

제6조 (센서스)(1978년 개정)

(1)국무총리는 통계청장과 원회의 자문을 토 로,이스라엘 인구의 체 는

일부의 센서스를 국가 체 는 일부에 하여 실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2)"센서스 명령"(censusorder) 은 센서스 실시일자,조사표에 포함되는 주

제 역,센서스의 조사 상자,조사표에 응답해야 할 상자 그리고,국무총리가

센서스의 효율 운 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문제에 하여 명령을 시달할

수 있다.

제7조 (통계작성)(1978년 개정)

통계청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센서스 는 다른 통계조사를 실시하여,다음 주

제 역의 부 는 일부에 하여 통계를 수집해야 한다.

(1)인구 주택

(2)이스라엘 입국과 출국

(3)인구와 보건

(4)사회․경제문제

(5)무역과 시장 상태

(6)수입과 수출

(7)상품.부동산,유가증권의 가격

(8)도소매가격

(9)수공업과 공업

(10)생산,제조업 (건축,건설업 포함)

(11)완성품과 미완성품의 재고량

(12)종류별 부동산의 권리 황,부동산과 토지 생산물의 상태

(13)건물의 유 황과 상태

(14)부동산의 연간 (임 )비용

(15)부동산의 양도,근 당권(등록,해제)그리고 임 차 상태

(16) 유권 는 소유권의 양도 상태

(17)거처, 포 등 사업 부지를 포함한 부동산에 한 임 의 수령액,

지출액

(18)생계비용

(19)소득과 수입

(20)임 ,노동시간,노동상태

(21)고용,실업,유효 노동력

(22)노사분규와 소송

(23)상해,사고,보상

(24)은행업 융업

(25)육상,해상,항공 운수업 통신업

(26)해상,생명,사고,화재,기타 보험

(27) 인 기타 서비스

(28)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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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통계청장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지시할 수 있는 다른 주제 역

제7A조 (양성 통계의 수집 처리)(1978년 개정)

(1)개인에 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처리하는 경우와 제7조에 의거하여 통계청이

결과물을 출 하는 경우,통계청장이 특정 주제에 해서 그 게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성 통계(statisticsby

gender)를 포함하여야 한다.

(2)통계청장은 통계의 수집과 처리 결과물을,해당 통계가 양성에 련된 함의

가 있는 주제 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a)에 정해진 로 처리하여,양성통계를

포함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3)통계청은 양성 통계를 포함하는 통계의 수집과 처리에서 도출되는 결과를 매

년 1회 이상 출 하여야 한다.

(4)여성지 향상을 한 법률에 규정된 로 여성지 향상을 한 행정청

(AuthorityfortheAdvancementoftheStatusofWomen)의 자문을 받아서,통계

의 수집과 처리를 한 로그램의 비,통계분류의 개발,그리고 양성 통계의 수

집과 처리에 련되는 모든 역에서 국가기 과 이 조항의 실천에 책임을 질 직

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8조 (통계 수집 방법)통계는 통계청장이 비하고,상세내역이 요구되는 응답자

에게 달되는 조사표 는 통계청장이 지정하는 다른 수단에 의하여 수집되어야

한다.

제9장 (집계 요원과 리인)센서스를 실시하거나 여타 통계를 수집할 목 으로,

통계청은 집계요원과 리인을 임명하고 그들의 역할을 기술해야 한다.

제10장 (선서)통계청장은 이 시행령에 따라 선서를 수할 수 있도록 유능해야

하며,모든 직원에게 직분을 수행하기 에 자신이나 리인에게 <부록 표>에

있는 형태의 선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정보 제공의 책무)(1978년 개정)이 시행령에 따라,센서스와 여타 통계의

작성을 목 으로 정보와 그 세부내역을 제공할 것을 요구받는 모든 사람들은,통

계청장이나 그를 리하는 직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표에 구체화된 지

시사항에 의거하여,정보와 그 세부내역을 확실하게 제공할 책임이 있다.

제12조 (조사표의 달)(1)이 시행령에 따라 배포되는 조사표를 조사원이 방문가

구에 유치하고,가구의 유자나 그가 부재하는 경우,다른 가구원이 정해진 시간

안에 조사표를 완성하여 서명한 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하는 경우에,

유자의 의지와는 계없이 통지에 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개인 으로

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수행할 충분한 조건이 된다.

(2)상기의 (a)에 언 된 조사표를 특정인의 사무소나 다른 사업장에 유지하거나

특정인 는 그의 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달하고,정해진 시간 안에 조사표를

완성하여 서명한 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이나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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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나 비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의 의사와 상 없이,그 책임을 완수하

여,통지에 요구된 로,정해진 시간 안에 통계청으로 달되어야 한다.

제13조 (조사표에 한 응답의 책임)(1978년 개정)이 시행령에 의하여 승인된 통

계자료를 수집할 목 으로 해당 정보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상자는 통계청장

는 그를 신한 직원이 제공하는 조사표의 질문에 확실하게 응답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제14조 (구내진입 표식부착의 권한)(1978년 개정)정부가 센서스 명령을 시달

하거나,제7조의 여타 통계자료의 수집을 승인한 경우에는,통계청장이나 그를

리한 직원은 통계자료의 획득에 필요한 조사나 찰을 실시할 목 으로 합리 인

시 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도 무방하다.

(1)센서스의 경우 -공장, 산,작업장,고용자가 있는 사무실과 주거(주택)에 진

입하여 검열하고,센서스에 필요한 숫자,번호 는 마크를 부착한다.

(2)여타 통계조사의 경우 -주거(주택)를 제외한 상기의 장소에 진입하여 검한

다.

제15조 (기록에 한 근)(1978년 개정)정부가 제7조의 각항에 따라,특정 주제

역에 한 통계자료의 수집을 승인한 경우,국가,지방자치단체,팔 스타인

임통치령(PalestineOrdersinCouncil,1922-1947)제2조의 취지에 따른 종교 자

치단체의 기록이나 문서를 리․감독하나,통계청장의 단으로 해당 주제 역의

정보를 완성하거나 보완하는데 도움을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정보를 획득할 목 으로 자료에 근을 희망하는 통계청장이나 그의 리

인에게 해당 기록이나 문서에 한 근을 허용해야 마땅하다.

제15A조 (타법에도 불구하고 정보요구 권한) (1)정보의 달을 지하거나 정보

의 수비조항(守秘條 )이 있는 타법의 해당 조항에도 불구하고,통계청장은 통계청

의 통계활동을 수행하기 하여,국가기 에 제11조,제13조,제15조의 규정에 부

합하는 정보,기록,서류를 자신에게 달해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통계청장

의 이러한 요청에 하여,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지사항과 책임은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용되어야 한다.

(2)본 조항 (1)의 규정은 아래의 정보,기록,문서에는 용하지 아니한다.

(a)국무총리나 국방장 의 의견 에서 국가안보의 문제와 련되는 정보,기

록,문서

(b)국무총리나 외무장 의 의견 에서 외교 계에 련되는 것으로서,이들을

달하는 경우,이스라엘의 국제교역 계에 장애를 가져다 수 있는 정보,기록,

문서

(c)재무장 의 의견 에서 국가의 경제체제에 장애를 야기하거나,이스라엘

앙은행의 의견 에서,국가의 융기 에 장애를 가져다 수 있는 정보,기록,

문서

제16조 (통계의 처리와 출 ) 통계청장은 이 시행령에 의하여 수집된 통계와 기

타 세부사항을 편찬하여 통계표를 작성하고.통계표 는 그것의 요약본 는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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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 본을 자신이 일반 으로 는 특별히 지시하는 양식으로 출 하여야 한다.

제17조 (1)이 시행령에 따른 개인의 답신 체 는 일부,그리고 질문에 한 응

답내용은 이 시행령에 따른 형사소추의 목 이 아닌 경우에는 출 할 수 없다.

(2)이 시행령에 따른 수집된 정보나 개인의 답신 는 질문,제15조에 언 된 기

록,문서에 한 응답내용에서 도출된 정보는 해당 개인의 신분이 공개될 수 있도

록 출 되어서는 안 된다.

(3)고용인 외의 어떤 사람도 이 시행령에 따른 형사소추의 목 이 아닌 경우에는

개입답신의 체 는 그 일부를 보아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특정 조항의 용에 한 제한)(1978년 개정)(1)제17조의 규정은 국가기

에만 해당되는 통계나 여타 세부사항에는 용하지 않으며,통계나 여타 세부사

항이 이미 출 되었거나,일반 이나 사정당국에 의한 검을 목 으로 입수되

었을 때는 용되지 아니한다.

(2)제17조 (1)-(2)항 의 규정이 다음의 답신,응답,정보인 경우에는 용되지

아니한다.

(a)사 에 서면으로 출 에 동의한 개인,동업자,그러한 개인 는 모든 동업

자들의 답신,응답,정보

(b)법인,이사회 는 다른 지배단체 는 지배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성원들

이 출 을 승인하는 결의서를 통과시킨 비법인의 답신이나 응답,정보

(c) 제17(1)-(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장이 인구등록법(Population

RegistryLaw)에 따라 임명된 주무등기 리(chiefregistrationoffice)에게 특정인의

이름,신분,주소 등에 한 센서스에서 획득한 정보를 달할 수 있다.

제18조 (타 기 과의 력에 의한 통계자료의 수집)(1)통계청이 다른 국가기

는 그 리인과 력하여 통계 는 여타 세부사항에 한 정보를 수집할 때,

이 시행령에 따라 허가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통계청은 해당 정보가 요구되는

문서에 확실하게 그 정보가 상기의 부서에 의하여 수집되었으며,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그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그것을 해당기 에 공개

할 수 있다.통계청이 이 시행령에 의하여 승인되지 않는 국가기 는 그 리

인과 력하여 통계나 여타 세부사항에 한 정보를 수집할 때,상기처럼 세부내

용을 달할 책임에 시행령의 규정이 용되지 않으나,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그

사실을 알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계청은 해당 정보와 그 세부사항을 해당 기

에 공개해도 무방하다.

(2)통계청은 국가기 을 포함한 특정인으로부터 행법 아래서 공개를 허용하는

세부사항에 한 정보를 수집하고,그가 정보의 공개를 승인하는 경우,이 시행령

의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해당 기 이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하여 이들을

해당 기 에 공개해도 무방하다.

(3)통계청이 특정인 는 그의 서식에서 세부사항에 한 정보를 수집할 때,이

시행령의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정보를 당 에 수한 서식이든 다른 서식을

이용하든지 계없이 특정인이나 그 기 에 다시 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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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증거 불인정)이 시행령 아래서 통계목 으로 획득 는 작성된 답신,기

록,문서 는 다른 정보는 통계법 시행령을 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민사 는

형사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고, 그 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제20조 ( 죄)(1978년 개정)(1)다음의 행 를 한 직원은 3년의 징역형에 처

한다.

(a)자신이 통계 련 직업에 종사하기 때문에,아직도 출 되지 않은 정보,가

령 시장의 특정 상품에 물가에 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정보를 수 에 넣어서 개인

의 이익을 하여 사용하는 직원의 경우

(b)자신이 통계 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획득한 정보를 불법 으로,일상 인

통계업무 행이 아닌 방식으로,특정인에 출 하거나 달해주는 직원의 경우

(c)고의 으로 통계청에 허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2)이 시행령을 반하여 공개된 정보를 타인에게 출 하거나 달하는 사람은 3

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제21조 (기타 범죄) 다음의 행 를 한 사람은 이 시행령을 반한 것으로,유죄

결을 받는다.

(1)이 시행령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통계청장 는 권한을

임받은 직원의 통계활동을 방해한 사람

(2)합법 으로 달 는 유치된 조사표에서 요구되는 세부사항에 한 정보를

완성하거나 제공하는 것이나 이 시행령에 의하여 송달된 특정의 질문이나 조사에

응답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소홀히 하는 사람

(3)이 시행령에 따라 달된 조사표를 완성하는데 있어서나,이 시행령에 따라 제

출된 질문에서 허 진술을 고의 으로 하는 사람

(4)이 시행령에 의하여 수집된 세부사항의 정보를 포함하는 조사표를 합법 권

한 없이 괴,훼손, 단하거나,이 시행령에 의하여 배포되고,통계청장 는 권

한을 임받은 직원에게 달된 조사표에 불경하거나 모욕 는 외설 인 낙서

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

(5)질병 는 불가피한 이유 없이,이 시행령에 의하여 통계청장 는 그의 리

인으로 통계청장의 권한을 임받아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책임을 수행하기를

거부하거나 소홀히 하는 직원

제22조(일반 벌칙)(1978년 개정) 이 시행령 아래서 다른 벌칙이 부과되지 않는

반의 경우,유죄 결을 받는 사람은 3개월의 징역형에 처한다.

제23조 (규칙)정부는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제정한다.

(1)특정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사람들이 정보와 세부사항을 특정시 에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규칙

(2)사람들의 주소와 직업에 한 정보와 그 상세내용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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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3)선서와 선서의 텍스트에 의하여 입증될 수 있는 조사표와 정보를 규정하는 규

칙

(4)이 시행령에 의하여 수집되는 통계의 공 이나 특수한 정보나 보고서의 제공

는 통계청이 수행하는 특별조사에 하여 일정 액을 통계청에 지불할 것을 요

구하는 규칙

(5)규정이 아직 없는 경우,이 규정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모두 만들

어,그 규정이 효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규정하는 규칙

<부록 표>

(제10조)

선서문

나 __________________는 통계청장( 는 _____________)으로서 통계법 시행령과

시행령에 따른 모든 지침에 의거하여 직분을 충실하고 정직하게 수행하며,내가

해당 직책에 있으며 알게 된 모든 것을 불법으로 공개하거나 함부로 알려지지 않

도록 하겠다는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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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통계법

인구센서스 명령-5768호 (2007년)

1972년 통계법(StatisticalOrdinance)제6조의 규정에 따라,통계청장과 국가통계

원회의 자문을 받아서,나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하여,나는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제1조 (정의)이 명령에서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한다.

“센서스” -2008년 인구센서스

“기 일자”-2008년 12월 27일 토요일 밤 12:00(자정)

“이스라엘의 주민”-(1)기 일자에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이스라엘에

1년 미만 체류한 사람,이스라엘 국 이 없는 사람,이스라엘 이민 비자 는 이민

증명서 는 주권이 없는 사람이나 외교 여권(diplomaticpassport)을 제외한

다.

(2)이스라엘 토 밖에 있는 사람으로,다음의 2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

람:(a)이스라엘을 출국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b)이스라엘을 출국할 때

까지,이민비자든 이민 증명서든 이스라엘 국민으로 거주하 거나, 주권자로 거

주한 사람

“시설”-병원,정신병원,노인요양시설,고아원,교육기 ,난민수용소,기숙사 학

교,야 시설,수도원,교도소,호텔,게스트하우스, 는 사람들이 단체로 잠을 자

거나,잠시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입소하거나 는 다른 방식으로 거주

할 수 있는 거주지 는 장소

제2조 (센서스 기간)센서스는 2008년 12월 1일부터,2009년 2월 19일까지(81간)실

시된다.

제3조 (센서스 범 )센서스는 기 일자를 토 로 하여,이스라엘의 모든 주민을

포 한다.

제4장 (통계청장의 권한)(1)통계청장은 센서스를 실시하기 하여, 국을 센서스

지역으로 구분하고,센서스 지역을 다시 하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

진다.

(2)통계청장은 직 는 통계청 내 다른 직원에 권한을 부여하여,지역과장,지

역차장 리, 리자,조정자,집계요원, 령 등 기타 센서스 노동자를 임명할 권

한을 갖는다.

(3)통계청장은 센서스의 최종 결과물을 간행할 수 있는 출 물의 형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제5조 (센서스 주제 역)센서스의 주제 역은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하

고,그 주제 역은 통계청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한다.

제6조 (센서스 조사표에 한 응답자의 규정)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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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조사표에 응답해야 하며,아는 범 내에서 우측에 기재된 상자에 하여 정

확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15세 이상의 개인 -자기 자신과 가구원,그리고 같은 거처에 거주하는 사람

(2)시설의 책임자 =교육 이거나,보호 이거나,입원 이거나,취식을 하거

나,그 시설에서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들

2007년 10월 25일 이스라엘 국무총리 에후드 올메르트

IsraeliPrimeMinisterEhudOlm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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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통계법

제1조 연방통계의 목

제2조 연방통계청

제3조 연방통계청의 책무

제4조 통계자문 원회

제5조 연방통계의 주문

제6조 연방통계의 비의 운 을 한 조치

제7조 특별목 의 조사

제8조 행정자료의 처리

제9조 연방통계의 법률조항에서의 규제의 범

제10조 조사와 보완 조사특성

제11조 조사표 양식

제11조 a(5)컴퓨터 지원 차

제12조 보완 조사특성의 분리와 폐기

제13조 (6)(7)주소명부

제13조 (a)(8)출처가 다른 연방통계 데이터 기록의 매칭작업

제14조 조사업무를 탁받은 사람

제15조 정보제공의 책임

제16조 비 수(수비조항)

제17조 통지

제18조 유럽연합의 통계조사

제19조 연방통계청의 국 /국제 책무

제20조 연방통계의 비용

제21조 재식별 지조항

제22조 벌칙조항

제23조 벌 조항

제24조 규정 반에 하여 법에 규정된 행정기

제25조 주정부 지역통계를 무효화하는 이의제기와 법정소송의 유 효과

제27조 경과조치

제28조 베를린 조항

제29조 효력의 발생

제1조 (연방통계의 목 )공식통계의 통합 연방 시스템 안에서,연방정부의 통계

(연방통계)는 량 상에 한 통계를 지속 으로 작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연방통계는 립성,객 성,과학 독립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이들은 과학 성과를 이용하고, 한 방법과 정보기술을 이용함으로 해서 자료

를 획득해야 한다.연방통계의 결과는 연방,주,그리고 지역사회 나아가 시민사회,

학술연구를 하여 사회 ,경제 ,생태 상호 계를 분석해야 한다.연방통계는

사회 복지국가(socialwelfarestate)의 원칙을 실 하는 정책의 제조건이 된다.

연방통계를 작성하기 한 개인자료는 이 법이나 연방통계를 주문하는 여타 법령

의 목 에 으로 기여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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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연방통계청)(1)연방통계청은 연방 내무부 장 의 권한 역에 있는 독립

인 상 연방기 이다.

(2)연방통계청장은 연방정부의 제청에 의하여 연방 통령이 임명한다.

(3)연방통계청은 계 연방장 들의 요구에 따라 산과 업무계획 범 내에서

그 임무를 수행한다.

제3조 (연방통계청의 책무)(1)1.a:주통계청과 방법론 기술 사항을 의

하여 연방통계를 작성․개발한다.

1.b:연방통계자료의 수집과 처리가 주별로 동일하고,정당하게 이루어지도록 지

도한다.

1.c:주별로 세분하여 결과를 작성하고 이를 일반목 을 하여 발간․공표한다.

2.a:이 법 는 다른 연방법에 의해 는 련 주정부가 동의하는 한 연방통계를

수집하고 처리한다.

2.b:주통계청이 이를 하지 않는 경우 연방통계청은 2차 처리 특별처리 등을

수행한다.

3.:제8조 규정에 따라 고 연방기 들을 신해서 통계를 작성한다.

4.:타국,EU 국제기구의 통계를 작성,결과보고서를 발간․공표한다.

5.:통계를 시의성과 지역 인 에서 조정한다.

6.:연방 통계작성 추진계획,법률 근거 행정규칙을 마련한다.

7.:국민계정과 연방목 의 종합통계를 편제하며 보고서를 발간․공표한다.

8.:통계정보시스템의 운 기타 연방기 의 특수DB조정업무에 참여;연방의

요청에 따라 연방행정이 아닌 련 로젝트에도 참여한다.

9. :자료수집 처리의 단순화(신속화)와 그 개선을 하여 행정 산화 법률

처리목 을 한 로젝트에 참여한다.

10.:통계자료의 수집․제공을 한 목 의 연구과제 승인과 련하여 계연방기

에게 조언한다.

(2)주통계청은 연방통계청이 개인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이 자료가 방법론

기술 인 연방통계의 개선 등에 필요한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마땅하다.

(3)어떤 한 주정부의 통계가 연방과 련하여 필요한 경우 련 주정부의 동의를

얻어 연방통계청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

제4조 (통계자문 원회)(1)연방통계청에 통계자문 원회를 둔다.

(2)통계자문 원회는 연방통계청에 주요 기본사항에 해 자문을 제공한다.

(3)통계자문 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각 연방정부기 ,연방감사원,독일 앙은행에서 각1인

2.지방주정부 통계청장

3.연방자료보호 원회 원장

4.주요 단체의 표

5.상공업계(상공회의소) 표 7인 경 자 회 표 1인

6.노동조합 표 3인

7.농업부문 표 2인

8.경제연구소 표 2인

9.고등교육기 표 2인

※ 통계자문 원회에 한 임무부여는 연방통계청 권한이며,그 의장직은 연방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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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청장이 수행함.결정이 필요한 경우,연방통계청장과 상기 1～3호의 원은 표결

권한이 없으며 자문 역할에 그친다.

(4)통계자문 원회는 의사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5)지방주정부는 원회 회의에 참가하도록 청될 수 있다.

(6)연방통계청장은 련 단체 연구소의 추천과 계주무장 의 재추천을 받아

상기 3항 4～9호 해당 원을 임명할 수 있다.

(7)통계자문 원회는 구체 안건을 다루는 문 원회 실무작업단을 둘 권한

이 있다. 문가는 통계자문 원회, 문 원회 실무작업단회의에 참가할 수 있

다.연방부처는 반드시 문 원회 실무작업단회의에 청되어야 한다.

(8)통계자문 원회, 문 원회 실무작업단의 모든 구성원은 명 직으로 한다.

제5조 (연방통계의 주문)

(1)연방통계의 주문은 법에 의한다.

(2)상원의 승인 하에 연방정부는 3년을 넘지 않는 주기로 다음 조건 하에서 경

제․사회통계 기타 통계의 작성 권한을 갖는다.

1.특수 연방목 을 하여 필요한 연방통계의 결과

2.연방통계는 단지 한정된 수의 응답자만을 상으로 함.

3.개별 인 연방통계조사의 비용은 보고서 발간비용은 제외하고 연방 주 소요

비용을 포함하여 2백만 마르크를 과해서는 아니 된다.

(3)2년 주기로 연방정부는 독일하원에 상기2항 법 제7조에 해당되는 통계보고

서를 제출해야 한다(1988년에 처음 보고).이 보고서에는 연방 지방주 지출비용

이 수록되어야 한다.

(4)상원의 승인 아래 연방정부는 결과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당 계획한

것보다 상세하거나 자주 필요치 않거나 하는 경우 법률근거에 따라 연방통계의 작

성 지 는 개인 특성기록의 지,조사주기의 변경,조사시 의 연기 조사

상수의 축소 등의 권한을 가질 수 있다. 한 상원의 승인하 연방정부는 정보제공

을 의무 으로 해야 하는 조사방식에서 응답의무가 없는 조사방식으로 변경하는

권한을 가진다.

※ 조건 :응답의무가 없는 조사방식으로도 충분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

(5)일반 으로 근 가능한 자료출처로부터 만들어지는 연방통계는 법률에 따르

지 않는다.마찬가지로 행정등록부에서 으로 만들어지는 통계는 연방 는 지

방통계청이 이러한 행정등록부에 근할 수 있는 권리가 승인된 경우에는 법률에

따르지 않는다.

제6조 (연방통계의 비와 운 을 한 비)(1)법률규정에 따라 만들어야 하는

연방통계를 기획하고 실사하기 해서 연방통계청은

1.조사 상규모를 결정하고 지역별로 할당하기 한 자료를 수집하고

2.시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응답의무가 없는 연방통계의 경우는 상기 1호 2호를 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응답의무가 있는 연방통계의 경우는 상기 2호가 용된다.상기 1호 2호 자료

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없애야 한다.특히 상기 1호 자료는 조사의 완 성 등

을 검토한 후,상기 2호 자료는 시험조사 후 3년이 경과된 시 에서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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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2호 자료와 련 이름과 주소는 가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속성자료와 분

리되어 수록되어야 한다.

(2)연방통계의 작성을 요구하는 법률 근거를 만들기 해서 연방 지방주통

계청은

1.조사 상규모를 결정하고 지역별로 할당하기 한 자료를 수집하고

2.시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상기 1호 2호 련자료를 반드시 제공할 의무는 없다.

제7조 (특수목 의 조사)(1)고 연방당국의 안과제를 조치할 목 으로 동향자

료를 작성하기 해서,고 연방당국이 자료를 요구할 시 응답의무를 부과시키지

않고 통계를 만들어야 한다.

(2)통계의 방법론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응답의무를 부과시키지 않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연방통계청은 상기 1항 2항을 수행하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상기 1항은

지방주통계청에 의해 수행되지 않으며 상기 2항은 지방주통계청에 의해 수행된다.

(4)상기 1항 2항을 한 조사 상 규모는 각 10,000개 응답자 규모로 할 수 있

다.

(5)흐름( 로우)분석을 한 반복 인 조사는 5년까지 허용될 수 있다.

제8조 (행정자료의 통계처리)연방 행정기 들이 통계작성 목 이 아닌 자료를 수

집하고 있는 경우,연방통계청은 으로 는 부분 으로 행정보고 자료로부터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의뢰기 의 승인 하에 연방통계청은 결과공표 보고서

발간이 가능하다.

제9조 (연방통계의 법률조항에서의 규제의 범 )(1)연방통계의 작성을 요구하는

법률에서는 조사성격,조사형태, 상기간,조사시 ,조사주기 조사 상에 해

서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

(2)법률에 조사표 일련번호를 기입하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0조 (조사 보완 조사특성)(1)조사의 특성이라 함은 통계목 으로 수집된

개인(개별사업체)에 한 자료를 의미한다.부차 특성이라 함은 기술 특성에

한 자료를 의미한다.

(2)마을이름과 블록은 조사특성의 지역 분포 분석을 해 사용되어질 수 있다.

주소는 조사가 끝난 후 4년간 동안만 블록 분포 분석을 해 사용될 수 있다.

(3)블록이라 함은 도로나 명한 지형지물로 경계가 이루어진 구역을 말한다.

제11조 (조사표 양식)(1)응답자에 의해 조사표가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는 경우,

응답은 정해진 양식에 따라 조사표에 기입되어야 한다.

(2)이 경우 자료의 정확성은 서명한 사람에 의해 확인(증명)되어야 한다.

(3)조사표는 컴퓨터가 직 독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조사

표에는 조사목 을 벗어난 개인에 한 특성항목이 포함될 수 없다.

(4)조사표에는 법률에 근거한 부차 특성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11조 a(1996.1.17일자 법 제2조에 따라 추가된 조항임)(컴퓨터지원 조사 차)

(1)자료수집시 컴퓨터를 이용한 방법을 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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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료수집을 할 경우,응답을 종이에 써서 할 수 있다.

제12조 (보완 특성자료의 폐기)

(1)보조 특성자료는 법 제10조 2항,제13조 2항 는 다른 법에 명시된 경우 이

외에는 조사의 완 성 검토를 하고 나서 폐기해야 한다.즉,가능한 빠른 시간 내

에 조사특성과 분리하여 다른 곳에 장해야 한다.

(2)반복 인 조사의 경우 표본크기를 정하는 데에 필요한 부차 특성이 다른 곳

에 장되어야 한다.이 한 목 이 달성되면 폐기처분한다.

제13조 (주소명부)(1)연방통계청과 지방주통계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필요에 의거

하여 사업체(기업)주소명부(addressregister)을 리할 수 있다.

1.연방통계의 작성 비

a)통계단 의 기록

b)통계단 의 추출

c)표본교체와 응답자 부담 경감

2.연방통계의 자료수집

a)조사표의 우편발송

b)조사표 회수 내검

3.연방통계의 자료처리

a)조사결과의 정확성 검토

b)평가

c)다른 표본조사에의 이용

(2)다음과 같은 사업체(기업)에 한 조사특성 부차 특성자료는 상기1항의

주소명부 리를 하여 사용될 수 있다.

1.사업체(기업체)명칭,주소,경 자 성명

2.기업의 법률 형태

3.경제활동 유형

4.종사자수

5.사업체에서의 보고내용

6.주소목록에 기입된 일자

※개별사업체에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이 고유번호에는 상기 1～6호에 언

된 내용 이외에 다른 자료가 포함될 수 없다.

(3)연방통계청과 주통계청은 제13조2항의 상기 자료 고유번호에 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4)13조2항의 상기 자료 고유번호는 13조1항의 목 달성 후 즉시 폐기처분해

야 한다.

제13조 a(출처가 다른 연방통계 데이터 기록의 매칭작업)(1)제13조1항의 자료는

자료수집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해서 추가로 통계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매칭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이 경우 원래 부여된 고유번호 이외에 다른 일련번호가 사용될

수 있다.

(2)법 제5조3항에 따라 연방정부가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 한 연방통계청과 주

통계청에서 매칭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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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조사원)(1)조사원은 연방통계 실시를 하여 임명된다.직무상 습득하게

된 정보를 응답자에게 불리하게 사용할 우려가 있는 자는 조사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2)조사원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목 으로 사용할 수 없다.조사원

은 통계비 을 보호해야 함을 서류로 작성해야 한다.이 의무는 조사완료 후에도

용된다.

(3)조사원은 조사지침에 따라 조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지에서는 신분을 밝

야 한다.

(4)조사원에 해 조사원의 권리와 의무를 통지해야 한다.

제15조 (응답의 의무)(1)조사 시 에서 응답자가 응답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어느 정도 제공하여야 하는지에 해 법률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응답의 의

무가 있다고 규정에 명시되는 경우,모든 가구․사업체․ 회․주정부․지방자치

단체는 정당한 조사내용에 응답을 해야 한다.

(2)정보는 공식 으로 연방통계를 담당하는 조사원 기 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3)응답은 연방통계청 지방 통계청에 의해 정해진 시간 내에 진실하며 완 하

게 주어져야 한다.만약 정보가 서류로 주어진다면,완결된 조사표가 조사사무실에

도착되기 에는 조사가 끝났다고 보지 않는다.응답은 무료이며 수신자 부담으로

한다.

(4)조사가 조사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구두 는 서류로 할 수 있다.

(5)상기 4호에 의거하여 서류로 정보를 주는 경우 요청시 완결된 조사표를 조사

원에게 하여 건네주어야 한다.

(6)응답에 반 하고 조사에 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조사를 단하는 효

력을 갖지 않는다.

제16조 (비 수,수비조항)(1)개인에 한 신상자료는 통계종사자 조사원에

의해 다른 특별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되어서는 아니 된다.단,다음

경우는 외로 한다.

1.응답자가 이를 서류로 허락한 경우

2.일반 으로 자료 근이 가능한 개별 자료를 공공기 이 이용하는 경우

3.연방통계청 는 지방주통계청에 의해 요약된 자료

4.개별 자료가 계 응답자간 매치가 되지 않는 경우

(2)다른 사람 다른 기 에게 개별 자료를 양도하는 것은 연방통계 작성에 필

요한 만큼 가능하다.

(3)연방통계청은 어느 한 지역에 한 특별한 평가를 하기 하여 지방주통계청

에 그 지역의 조사자료를 넘겨 권한이 있다.국민계정을 편제하기 하여 연방

통계청과 지방주통계청은 상호 개별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다.

(4)규제가 아닌 입법기 과 정책기획 목 으로 이용되는 경우,연방통계청 지

방 통계청은 통계표가 비록 한 사업체에 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더라도 통계결과

표를 제출해야 한다.이는 법률이 허용하는 선에서 가능하다.

(5)연방 지방주통계청은 통계목 에 한해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법률이 허용하

는 내의 개별 자료를 수 있다.

(6)연방 지방주통계청은 과학 기법연구 목 을 하여 학 부설연구소 등

에게 개별 자료를 찾는 것이 많은 시간,비용,인력이 필요로 되는 경우에 한해서

그리고 자료를 가져가는 자가 직에 있거나 공직 선서를 한 자에 한해서 개별 자

료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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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인자료를 가져가는 자는 자료를 가져가기 에 비 을 보호할 것을 약속해

야 한다.

(8)갖고 간 자료는 해당 목 에만 사용되어져야 하며,상기 6항의 목 이 완결되

면 기되어야 한다.

(9)자료를 연방 지방통계청에서는 자료내용,자료를 받아간 기 , 날짜

목 을 기록해야 한다.이 기록은 최소한 5년 동안 보 해야 한다.

(10)비 보호조항은 특별법에 의해 개별자료를 받아간 경우에도 용된다.

제17조 (통지)응답자는 다음 사항을 통보 받아야 한다.

1.조사목 ,형태,범

2.통계비 보호(제16조)

3.응답의 의무가 있는지 는 응답이 임의 인지 여부

4.자료의 폐기(제12조)

5.조사원의 권리와 의무(제14조)

6.응답 거부소송 제기가 조사를 취소하는 효력은 없음(제15조 6항)

7.주소목록을 리하기 한 부차표지 조사표지 (제13조 2항)

8.일련번호의 요성 내용(제9조 2항)

제18조 (유럽연합(EU)의 통계조사)(1)이 법의 규정은 필요한 경우 변경을 가하여

EU법령에 해 즉각 인 법률 효력을 갖는다.

(2)유럽연합의 법령이 이 법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거나 조화되지 않는 경우,EU

법에 자료제공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EU에의 자료제공은 자의 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 (연방통계청의 국 /국제 책무)연방통계청은 통계작성계획 법령의

비,방법론 ․기술 연구와 통계비교성 제고,EU 국제기구 목 을 한 국

민계정 기타 종합통계의 편제 자료제공 업무에 력해야 한다.

제20조 (연방통계의 비용)연방통계의 비용은 연방당국에서 발생되는 경우에 한해

연방정부에 의해 지출되어야 한다.기타 비용은 지방주정부에 의해 지불된다.

제21조 (제식별 지조항)이 법에 명시된 통계목 이외에 개인이나 사업체 식별

을 하여 연방통계에서 개인자료에 하여 매칭작업을 하거나 다른 자료와 연계

해서 사용하는 것을 하는 것으로 한다.

제22조 (벌칙조항)상기 사항 반 시 1년 이내의 징역 는 벌 에 처해질 수 있

다.

제23조 (벌 조항)(1)만약 어떤 사람이 제15조 1～3항(정보제공의무)에 반해서 고

의 으로 는 부주의로 인해 정보를 주지 않거나 왜곡 응답을 하고, 는

주어진 시간 내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는 법으로 간주한다.

(2)만약 어떤 사람이 제11조 1항(조사표작성)에 반해서 정해진 양식의 조사표에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도 법으로 간주한다.

(3)상기 두 가지 경우 10,000마르크 이내의 벌 에 처해질 수 있다.

제24조 (규정 반에 하여 법에 규정된 행정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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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반에 한 법에 명시된 행정당국이라 함은 다음 경우에 한해서 연방통계청

을 말한다.

-연방통계청이 제3조 1항에 따라서 연방통계를 기획․실시․처리하는 경우

-제18조(EU통계조사)의 규정에 따른 조사활동에도 같이 용된다.

제25조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통계를 무효화시키기 한 소송의 효력)주정부

지방자치단체 통계조사에 해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목 으로 거부 무효소

송을 내는 것이 조사 지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사항을 법령에 명시할 수 있다.

제26조 (경과규정)(1)연방정부가 어떤 연방장 는 소속기 에게 제3조 1항(연

방통계작성)의 임무를 으로 는 부분 으로 수행토록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그 기 에서 통계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별도로 가지고 비 보호가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있어야만 권한이 지속된다.

(2)연방통계 작성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통계조사의 경우,이 자료에는 기술 사

항의 수행에 필요한 부차 인 특성자료가 포함되며 이는 다음 목 에 이용된다.

1.조사 상의 결정,조사항목 작성,주소명부(이름,주소, 화번호)작성

2.조사 상의 지역할당

3.조사특성의 배분 평가

4.개인 식별

※특별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기 제4조에 따른 개인식별은 단지 연방이나

지방주통계청에 의해 어떤 한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3)1984.12.31 에 시행되었던 법령의 경우,개인자료를 제공하는 조항은 이 법

시행 후 4년간 효력이 정지된다.

제27조 (베를린 조항)이 법은 “제3의 체제 환법”제1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베

를린주에도 용된다.

제28조 (시행)

제26조 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제26조 1항은

1989.1.1자로 시행된다.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1.1980.3.14자의 연방통계법과

2.1968.12.20자의 통계부문에 있어서의 규정 반에 한 벌칙법령은 효력이

지된다.

1987.1.22(B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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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독일

2011년 센서스 비법(CensusPreparationLaw)이 2007년 12월 13일 발효하 다.

2009년 7월 16일 2011년 등록기반 센서스법(CensusLaw)이 발효하 다.이것은

2011년 센서스를 등록기반 방식으로 한다는 제1 의 규정과 통계법 개정을 포함한

다.

2.유럽연합

유럽연합 인구주택센서스 규정이 2008년 9월 2일에 정식으로 발효하 다.

3.자료보호 통계비

모든 국가통계와 마찬가지로,응답자의 마이크로 데이터는 엄격히 비 을 보장한

다는 핵심원칙은 센서스에도 그 로 용된다.해당 자료는 외없이 통계 목

에 기여해야 하며,그것이 개인이나 공간기 에 자의 으로 배포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연방통계법에 의한 것이며,추가 으로 연방자료보호법도 용된다.센서스

자료는 으로 통계목 에 기여해야 하며,민간기 이나 공공기 에 달되어

서는 안 된다.이것은 연방통계법(FederalStatisticsLaw)에 의하여 규율되며,연

방자료호법(FederalDataProtectionLaw)규정이 용된다.

1983년 연방헌법재 소(FederalConstitutionalCourt)가 1983년 12월 15일 센서스

헌 결을 내린 후,센서스 결과의 개인 련 마이크로 데이터가 국가통계기 에

서 다른 공공기 으로 달되어서는 안 된다고 단하 으며,따라서 어떤 마이크

로데이터도 국가통계의 개인비 조항을 수해야 하며,그 자료가 외부에 설될

수 없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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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센서스 비법

(CensusPreparationLaw 2011)

건축물 ․ 주택 센서스를 포함,등록부를 토 로 하는 2011년 센서스 비를 한

법률 (Gesetz zurVorbereitung einesregistergestützten Zensuseinschließlich

einerGebäude-undWohnungszählung2011(Zensusvorbereitungsgesetz2011)

연방의회는 다음 법률을 결의한다.

내용개

제1장 용범

제1 용범

제2장 주소명부,건축물등록부,출생지 출생국 정보의 작성

제2 주소명부 건축물등록부

제3 장소 정보

제4 측량청을 통한 자료의 달

제5 등록사무소를 통한 자료의 달

제6 연방노동청을 통한 자료의 달

제7 자료통합

제8 식별번호

제9 특수건축물

제3장 건축물 주택 등록부의 비를 한 자료의 달

제10 건축물 주택등록부에 한 정보제공 의무자의 조사

제4장 공통의 규정 법률시행

제11 비 유지

제12 근 가능한 자료원의 포 사용

제13 자료 달

제14 비용

제15 해체

제16 환경 주택통계 표본조사

제1장 용범

제1 용범

본 법은 인구등록부와 여타 행정등록부에 포함된 자료의 이용과 보완 인 표본조

사의 형태로 2011년에 실시될 인구센서스와 건축물/주택 센서스를 비를 하여

주소명부(addressregister)와 건축물등록부(building register)의 구축을 규정하기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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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소명부,건물등록부,출생지 출생국 정보의 작성

제2 주소명부와 건축물등록부

(1)연방 통계청은 주소명부 건축물등록부를 작성하여 센서스를 한 비를

하여야 하고,주법(statelaw)에 따라 연방통계 작성업무를 수행하는 청(곧,지방

통계청)은 주소명부 건축물등록부의 수립에 력하고,센서스의 비에 등록부

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주소명부 건축물등록부는 아래의 업무에 기여한다.

1.주소 건축물 센서스의 운 과 센서스의 일차 통계조사의 실시

2.센서스 실시와 함께 먼 진행되는 표본조사의 비와 기 자료 제공

3.서로 다른 행정자료를 자료원(datasource)로 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취합하고,

인구,주택,건축물 등에 한 자료를 센서스의 최종결과로 통합하는데 필요

한 자료의 제공

4.공간 련 분석체계의 개발과 센서스의 소지역 통계(smal-areastatistics)자료

작성을 한 근거자료 제공

(3)주소명부 건축물등록부는 다음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1.식별번호(ordernumber)

2.우편번호

3.지역 는 자치체 이름

4.지역 는 자치체 내 구역의 이름

5.도로이름

6.가옥번호(housenumber)

7.주소 부 사항(addressauxiliaries)

8.건축물의 치

9.자치체의 행정코드

10.지역 는 자치체 내 구역의 코드

11.도로코드(streetkey)

12.자치체 고유의 도로코드

13.좌표(값)와 정성 정보(qualitativeinformation)

14.자치체의 규모

15.건축물 기능

16.건축물 상태

17.주택의 수

18. 유주택의 수

19.주소별 일차 거주지(principalresidence0인구수

20,주소별 이차 거주지(secondaryresidence)인구수

21.주소별 내국인 수

22.주소별 외국인 수

23.주소별 사회보험 가입의무 노동자의 수

24.주소별 실업자의 수

25.조사지역의 특징

26.표본의 특징

27.주소별 상이한 성씨(familynames)의 수

28.주소별 변동률

(특수건축물에 해서는 다음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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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시설의 유형

30.시설의 담당자,소유자 는 리자의 이름과 주소

31.특수건축물의 집계 차

(건축물 주택센서스의 보고 책임자)

32.건축물 주택 소유자,상속권자, 리자 는 처분권자의 성명,

33.주소

(4)주소명부 건축물등록부의 작성은 등록센서스를 추진하기 하여 늦어도

2010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제3 출생지 출생국 정보

(1)연방 통계청은 제2 에 의거한 등록부와 별도로 출생지 내지 출생국을 특정한

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하고,연방 통계청과 지방 통계청은 모두 이 정보를 센서스

에 이용할 수 있다.

(2)출생지 등록부는 출생지,출생국가,등록사무소(출생지),출신국(독일 입국

거주 국가)등의 정보를 수집한다.

제4 측량청을 통한 정보의 달

(1) 주법(state law)에 따라 측량 업무를 담당하는 각주의 측량청

(Vermessungsbehörde,measurementauthority)은 지도제작과 측량을 하여 연방

통계청에 2007년 4월 1일 자로 작성된 다음의 자 정보를 2008년 4월 1일까지

달하여야 한다.

1.식별 목 의 데이터 코드

2.일의 인 데이터 코드 순번

3.자치체 행정코드

4.주 측지측량원이 부여한 자치체 내 구역별 코드

5.주 측지측량원이 부여한 도로 코드

6.주택번호

7.주소 부 사항

8.정성지표를 포함한 좌표(값)

9.도로의 이름

10.우편번호

11.우편 지구의 이름과 부 사항

(2)각 주의 측량청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4월 1일자로 제1항의 변경된

자료의 자정보를 해당연도의 7월 1일까지 연방 측량청(FederalOffice of

CartographyandGeodesy)에 달하여야 한다.

(3)연방 측량청은 달된 정보를 검토하고,불완 한 정보를 보완하며,최종 으

로 완성된 정보를 연방 통계청에 달한다.

제5 등록사무소를 통한 정보의 달

(1)제2 에 따른 주소 건축물등록부의 작성이나 제3 에 따른 출생지 정보를

작성을 하여,주법에 의거하여 인구등록을 책임진 기 (등록사무소)은 인구등록

부상의 모든 거주자에 하여 다음 정보를 2008년 4월 1일 재를 기 으로 지방

통계청에 달하여야 한다.

1.자치체 코드와 행 주소

2.(가용한 경우),자치체 고유의 도로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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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의 거주상태 (오직 하나인 거주지,일차거주지,이차거주지)

**오직 하나인 거주지-soleresidence

일차거주지-primaryresidence

이차거주지-secondaryresidence

4.주택 입일자

5.등록사무소 등록일자

6.성씨

7.국

8.종 주소

9.가구주와의 계

10.생년월일

11.성별

12.출생지

13.출생국

14.출생지(인구동태사무소)

15.출발국(departurecountry)(독일 입국 거주 국가)

(2)지방 통계청에서 즉각 으로 항목 1에서 11까지의 정보를 12-15번의 정보와 별

도로 분리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3)지방 통계청은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작성된 정보를 등록사무소의 자료 달

마감일 이후 늦어도 4주 에는 연방 통계청에 자 으로 달하여야 한다.

(4)제1항 제1목의 번호 1에서 5까지와 7에서 11까지의 정보는 연방통계국이 표본

조사 실시를 한 기 자료로 별도 장된다.이들 자료는 연방 통계청과 지방 통

계청이 표본조사 계획이나 컴퓨터 측과정을 개발하는데 응용된다.

제6 연방 노동청을 통한 정보의 달

연방 노동청(FederalAgencyofEmployment)은 사회보험의 용 상인 노동자와

그 지 못한 실업자와 련하여,2008년 3월 13일을 기 으로 2008년 4월 15일까

지 다음의 정보를 연방 통계청에 자 으로 달하여야 한다.

1.거주지,우편번호,자치체의 행정코드

2.도로이름

3.주택번호,주소 부 사항

4.종사상 지 (취업자,실업자 구분)

제7 자료통합

(1)제5 제1항 제1목의 1-11번과 제2항에 의거하여 달된 정보는 제4 과 제6

에 의거하여 달된 자료를 통합하여,연방 통계청이 도로이름을 표 화하기 한

주소참조그룹(addressreferencegroup)으로 총 요약한다.

(2)지방 통계청은 업무책임상 모든 경우에 해서 제1항에 의거하여 취합을 하는

과정에 근한다.지방 통계청은 통합과정 특히 달된 자료의 완 성과 매칭문제

(matchingproblem)를 검토한다.지방 통계청은 불완 하거나 흠결이 있는 자료에

하여 참고기 이 있는 주소들을 등록사무소에 달한다.등록사무소는 재의

가용 자료를 가지고,원래 달된 자료가 완 한지 흠집이 있는지를 설명해야 한

다.만약,그것이 흠결이 있는 자료인 경우에는 지방 통계청은 련 주소 역에

하여 재차 자료를 달하여야 한다.검토결과는 지방 통계청에 의하여 연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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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에 달된다.

제8 식별코드

(1)주소,건축물,주택의 경우 외 없이 식별코드가 부여된다.식별코드는 자치체

와 건축물에 하여 일의 으로 연방 지방 통계청에 의하여 부여된다.식별코

드는 제2 제3항의 11번 항목인 도로키(streetkey)를 포함한다.

(2)식별코드는 제7 에 의거한 자료 매칭이나 센서스에서 요구되는 행정등록부

평가 자료와 보완 조사를 통합하는데 용된다.

제9 특수건축물

(1)특수건축물(specialbuildings)의 인구에 한 자료를 수집하기 하여,지방 통

계청은 주소 건축물등록부에 하여 다음의 특성을 보완한다.

1.시설의 종류

2.시설의 담당자,소유자, 리자의 성명과 주소

(2)지방 통계청은 센서스가 집계하는 특별건축물의 완 성이나 제1항에 언 된

특성의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3)특별건축물은 자치체 숙박시설,시설 련 숙박시설,비상 숙박시설,호스텔,

외국군 ,외교 는 직업 사업무 표자가 거주하는 건물을 의미한다.자치

체 는 시설 련 숙박시설은 단체 손님의 장기 숙박이나 공공 목 에 기여하

기 한 시설을 말한다.비상 숙박시설(emergencyaccommodationfacilities)은 잡

이 없는 노숙자(homeless)가 등록할 수 있는 주소지가 된다.

제3장 주소 건축물 동록부의 비를 한 자료의 달

제10 주소 건축물등록부 작성을 한 정보제공자의 조사

(1)주소 건축물 센서스를 실시하기 하여,지방 통계청은 주소 건축물등록

부에 성씨,이름, 는 기타특성,주소 건축물의 소유자,상속권자, 리자,기타

처분권자의 주소를 보완하여 특정해야 하고,인구등록사마소는 지방 통계청의 요

청에 따라 자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등록사무소는 토지세 부과,등기부나 토지 장의 운 업무를 맡고 있는 기

이다.

제4장 공통의 규정 법률시행

제11 비 유지

개별정보의 비 유지는 연방통계법에 의하여 규정된다.

제12 근 가능한 자료원의 포 사용

이 법률의 시행을 해 연방 지방 통계청은 근 가능한 자료원을 포 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13 정보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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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과 련된 공무원은 기술 이고,제도 인 방식을 통해 자격 없는 사람이

정보를 읽거나,무단으로 복사하거나,변조하지 않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4 비용

연방 통계청에 한 정보의 달비용(transmissioncosts)은 별도로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5 삭제

취득된 정보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한다.

제16 환경 주택통계 표본조사

(1)제2 제3항 1번 20,26,29번의 자료는 2011년 센서스법 제6 제2항 1번 b-f

에 따른 자료와 함께 환경 주택통계(environmentalandhousingstatistics)표

본조사의 추출 근거자료로 이용한다.

(2)제2 제3항 1번 32,33번의 자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택주소와 함께,표본

조사를 비하고 실시하는데 이용한다.

(3)표본조사가 더 이상 실시될 필요가 없는 경우,제2항에 의한 자료는 삭제되어

야 하며,늦어도 2017년 3월 9일까지는 삭제되어야 한다.

2007.12.8.독일 센서스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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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센서스법

(CensusLaw 2011)

2011년 등록기반 센서스에 한 법률(GesetzüberdenregistergestütztenZensus

im Jahre2011Zensusgesetz2011)

2009년 7월 8일

내용개

제1장 일반규정

제1 센서스의 종류,목 ,보고시

제2 조사단 와 개념의 규정

제2장 조사와 자료통합,가구생성

제3 등록사무소와 상 연방 청을 통한 자료의 달

제4 연방노동청을 통한 자료의 달

제5 융 개인 통계법에 따라 정보제공의무 부서를 통한 자료의 달

제6 건축물 주택 센서스

제7 가구 상 표본조사

제8 특수지역 주소에 한 자료수집

제9 데이터 코드의 통합과 가구생성

제3장 조직

제10 조사담당부서

제11 조사요원

제12 집 자료처리 시스템

제13 식별번호

제4장 센서스 결과의 보호와 품질에 한 조치

제14 거주공간(단 거처)이 있는 건축물과 주거용 숙박시설의 주소 보완조사

제15 복사례 조사

제16 불일치 사례를 해명하기 한 조사

제17 센서스 결과의 품질평가

제5장 정보제공 의무와 데이터 보호

제18 정보제공 의무와 정보제공 형태

제19 삭제

제20 자료 달

제21 공공 역의 정보

제22 상 연방 청,주 청,자치체( 는 자치체연합)통계부서에 한

제표자료와 마이크로데이터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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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제23 건축물,주택,인구의 표본추출 근거제시

제24 연방 통계청으로의 자료 달 비용

제25 재정분배

제1장 일반규정

제1 센서스의 종류,목 ,보고시

(1)연방 지방 통계청은 2011년 5월 9일을 기 일자(보고시 )로 하여,국가통계

인 인구,건축물 주택 센서스(population,building,andhousingcensuses)를

실시한다.

(2)센서스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집된다.

1.주법에 의하여 등록업무를 장하는 부서(등록사무소)와 상 연방 청의 데

이터 달 (제3 )

2.연방노동청의 데이터 달 (제4 )

3. 융 개인통계법에 의하여 정보제공 의무가 주어진 부서의 데이터 달

(제5 )

4.건축물 주택자료의 획득을 한 조사(제6 )

5.인구에 한 자료의 품질을 확보하고 보완자료를 악하기 한 표본조사 실

시 (제7 )

6.자치체 조사,시설 조사,비상 조사,호스텔 는 유사 시설에 주소를 둔 거주

자의 데이터 달 (제8 )

7.거주공간(단 거처)이 있는 건축물이나 거주자가 있는 주택의 주소에 한 보

완 조사 (제14 )

8.센서스 결과의 품질을 평가하기 한 조사(제17 )

(3)센서스는 다음 목 에 기여한다.

1.연방,주,자치체 법정 인구의 확정과 두 센서스 시 간의 법정인구를 추정

하기 한 근거자료

2.인구구조,특히 연방,주,자치체에서 인구,경제,사회,주택,공간질서,수송,

환경,노동시장 등의 정치 결정을 한 토 자료와 국가통계 시스템의 기

본 자료의 획득

3.인구주택센서스와 련하여,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의 규정 No

763/2008과 2008년 7월 9일의 권고안에 의거한 보고책임의 완수

제2 조사 단 와 개념의 규정

(1)인구센서스의 조사 단 는 개인과 가구이다.인구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1.등록법 규정에 따라 보고시 까지 보고책임이 있는 사람

2.연방군 ,연방경찰,외교 (외교업무 련 법률 제2 참고)으로 외국에서 활

동하고 있는 사람이나 이들의 부양가족

그 인구에는,외국의 군 ,외교 ,직업 인 사업무 종사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가구는 같이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혼자서 거주하는 사람은 1인 가구

(onepersonhousehold)를 구성한다.복수의 주소(거주지)를 둔 사람은 각각의 장

소에서 조사하여,하나의 가구에 할당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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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 자치체의 법정 인구는 그 자치체에 상주지(usualresidence)를 두고 있는

주민의 총수이다.상주지는 등록법 규정에 따라,하나의 거주지를 갖거나,1차 거

주지로 등록된 장소를 말한다.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방군인,연방경찰,외교

그리고 그들의 가족 구성원은 거주지 신에 거주국(countryofresidence0이

부여된다.

(3)건축물 주택 센서스의 조사 단 는 거주공간(단 거처)이 있는 건축물,거주

자가 있는 숙박시설과 주택을 가리킨다.여기에.외국 는 외국의 군 ,외교

는 직업 인 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은 제외하며,외국과

의 조약에 의하여 사용 불가한 건축물,숙박시설,주택도 제외한다.

(4)“주택”은 외부로부터 차단되어,거주목 으로 규정된,일반 인 병렬 공간으

로서,독자 인 가계생활을 가능하게 하며,보고시 에 업목 으로 완 히 이용

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거주목 으로 별도 증축된 지하실이나 지상 공간( :다

락방)도 주택에 속한다.주택이라고 해서 반드시 부엌이나 미니주방을 포함할 필요

는 없다.주택은 입주자가 다른 가구의 주택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주택에 직

출입할 수 있는 계단, 는 외부에서 독자 인 출입구가 있어야 한다.

(5)특수지역(specialareas)은 자치체 숙박시설,시설 련 숙박시설,비상 숙박시설,

호스텔 등의 유사 숙박시설 가리킨다.자치체 숙박시설이나 시설 련 숙박시설은

일반 으로 장기 인 숙박이나 특수한 숙박목 을 가진 일련의 단체 손님들에게

사하는 시설을 말한다.집이 없는 노숙자(homeless)가 등록된 주소는 비상숙박시

설(emergencyaccommodationfacilities)로 조사한다.민감한 특수지역은 거주 련

정보가 이해당사자에게 사회 불이익의 험을 야기할 수 있는 역이다.병원,

요양원,기타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등록의무 때문에 신고한 주소

는 특수지역에 할당된다.

(6)시군과 도시일부의 하 구역에 한 조사와 련해서는,지역상황과 인구통계

법 제5 에 규정된 2009년 12월 31일의 인구추계를 토 로 한다.표본추출시 까

지 해당 주의 행정구역이 변경 조정되는 경우에는 외로 한다.

제2장 조사와 자료통합,가구생성

제3 등록사무소와 상 청을 통한 자료의 달

(1)2007년 12월 8일에 공표된 센서스 비법(CensusPreparationLaw)제2 에

따라,주소 건축물등록부를 구체화하고,2011년의 등록기반 센서스를 실시하기

하여,등록사무소는 지방 통계청(StateStatisticalOffice)에 등록인구에 하여 다

음 항목에 한 자자료(electronicdata)를 달하여야 한다.

1.인구등록부의 순번 는 식별코드(ordernumber)

2.성씨,혼 이름(여자의 경우),이름

3.도로이름,도로키,주택번호,주소 부 사항(addressauxiliaries)

4.거주지,우편번호,자치체 행정코드

5.생년월일

6.등록사무소,출생등록번호

7.출생지와 가족 계의 특성

8.외국 출생자의 경우:출생국가

9.성별

10.국

11.가구주와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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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거주상태(하나뿐인 거주지,일차 거주지,이차 거주지)

**하나뿐인 거주지-sole,exclusiveresidence

일차 거주지:primaryplaceofresidence

이차 거주지:secondaryplaceofresidence

13. 입자의 경우,종 자치체의 주소와 거주상태

14.자치체 내 마지막 거주 주택 주소

15.주택 입주일자

16.자치체 입일자

17.해외 입자의 경우:출발국(departurecountry)

18.등록사무소 등록일자

19.거주상태 변경일자

20.배우자 는 등록된 동거자의 성씨,종 이름(여자의 경우,이름을 바꾼

경우),이름,생년월일

21.미성년자의 성씨,종 이름,이름,생년월일,식별번호와 법

후견인(legalrepresentative)의 성씨,종 이름,이름,생년월일,식별번호

22.마지막 혼인연월일 는 마지막 동거 계 등록 연월일

23.마지막 혼인 는 마지막 동거 계 해소 년월일

24.주택 제공자의 주소

25.인구등록부에 자발 등록여부에 한 정보

26. 달장애 장애의 이유

27.종교단체에 한 소속여부

(2)등록사무소는 제1 에 따라 모든 경우,다음의 시 이후 4주 이내에 자료를

달하여야 한다.

1.2010년 11월 1일 마감일

2.보고시

3.2011년 8월 9일

(3)외국에 견된 사람의 경우,

1.연방 군 에 복무하는 사람

2.연방 군 를 하여 활동하고 있는 사람

3.경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외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의 경우와 독일 등록사무소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그들의 가족 구성원은 보고시

이후 12주 이내에 연방 통계청에 다음 개인 련 정보를 달하여야 한다.

1.성씨,종 이름(여자의 경우),이름

2.성별

3.생년월일

4. 재 체류국의 이름

5.국내 출발 후 외국체류 개시 연월일

(4)제3항 제1목의 1-2번에 한 코드의 달은 국방부(DefenseMinistry)의 소

이며,제3항 제1목의 3번에 한 코드의 달은 내무부(InteriorMinistry)의 소

이며,제3항 제목의 4번에 한 코드의 달은 외무부(ForeignMinistry)의 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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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제2항 1번의 달자료는 센서스 실시를 한 보조 자료로 활용된다.

(6)제2항 2-3번에 의하여 달된 자료를 제1항 4-5번(생년월일의 월과 년의 코

드),7-12번,15-19번의 자료는 식별정보(identificationinformation)로,제1항 1-3번,

5번(생년월일의 일자 코드),6번,13번,14번,20-26번은 보조 자료(auxiliarydata)

로 사용한다.

(7)지방 통계청은 제1항의 자료를 완 성 검토 이후 제2항에 언 된 시 이후

늦어도 8주 이내에 연방 통계청에 달한다.

제4 연방노동청을 통한 자료의 달

센서스 실시를 하여,연방노동청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보고시 에 가장 근 한

보고일자에 맞추어 다음 자료를 달하여야 한다.

1.사회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정규직 취업자와 가입의무가 없는 임시직 취업자

의 경우,보고시 이후 늦어도 6개월 이내에 다음 항목의 자료를 제출한다.

(a)근로장소(자치체 행정코드)

(b)산업분류(industrialclassification)

(c)사업장의 업번호(businessoperationnumber)

(d)직업교육 (vocationaleducationandtraining)

(e)종사직업

(f)취업상태(정규직 는 임시직 취업)

2.실직자,구직자 는 비(非)활동인구(non-activitypopulation)로 등록된 사람에

해서,보고시 이후 늦어도 3개월까지 다음 항목의 자료를 제출한다.

(a)상태(실직자,실직은 아니지만 구직활동,非 활동인구)

(b)최종이수학력

(c)최종직업교육

3.고용 진 로그램 참가자로 등록된 모든 사람에 해서,보고시 이후 늦어

도 3개월까지는 다음 항목의 자료를 제출한다.

(a) 로그램 종류(유업자-gainfulemployment 악에 의미있는 범 에서)

(b)최종이수학력

(c)최종직업교육

4.1-3번에 언 된 사람들의 경우,각각의 집단에 하여 1-3번에서 언 된 기간

에 한 보조자료로서 다음을 제출한다.

(a)거주지,우편번호,자치체 행정코드

(b)도로이름,주택번호,주소 부 사항

(c)성씨와 이름

(d)성별

(e)생년월일

제5 융 개인 통계법에 따라 정보제공 의무가 주어진 부서를 통한 자료의

달

융 개인 통계법의 제11 제2항 3번에 따라 정보제공 의무가 주어진 부서는

그 부서가 융 개인 통계법 제2 제2항 10번에 따라 연방정부가 명목자본

는 투표권의 과반 이상을 가지고 참가하는 연방 청이나 기타 조사단 의 경우에

는, 융 개인 통계법 제12 제2항에 언 된 조사단 의 직 서비스 계

에 있는 사람들에 하여 보고시 이후 3개월 이내에 다음 자료를 달한다.

1.조사항목

a)근로장소의 자치체 행정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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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노동청에서 데이터 달 목 으로 부여한 사업장 업번호/산업분야

c)국가 할,자치체 할 는 자치체 재정시스템의 상품번호(product

number)

d)조사단 의 이름 는 식별부호

2.보조자료

a)거주지,우편번호,자치체 행정코드

b)거리이름,주택번호,주소 부 사항

c)성씨 이름

d)생년월일

e)성별

f)서비스의 범

g)보고자 는 서비스담당자 번호

지방 통계청은 의 융 개인 통계법 제2 제1항의 조사단 의 직 서비

스 계에 있는 사람들에 하여 제1항에 정해진 기간까지 소정의 자료를 연방 통

계청에 달한다.

제6 건축물 주택 센서스

(1)센서스를 실시하기 하여,지방 통계청은 보고시 까지 건축물과 주택에 하

여 우편조사를 실시한다.

(2)조사항목에는

1.건축물에 해서

a)자치체,우편번호,자치체 행정코드

b)건축물의 유형

c)소유 계

d)건축물의 재료

e)건축연도

f)난방방식

g)주택(거주공간 는 단 거처)의 수

2.주택에 해서

a)용도

b)소유 계

c)(아는 경우)등록의무가 없는 사람의 주택

d)주택규모

f)화장실 여부

g)목욕탕 샤워장 설치 여부

h)총방수

(3)보조자료의 경우

1.정보제공 의무자의 성씨,종 이름,이름,주소

2.정보제공 의무자 는 재조사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의 팩스번호

3.주택(단 거처)당 2명 이하의 주택이용자 성씨와 이름

4.(아는 경우)주택 당 거주자의 수

5.도로이름,주택번호,주택의 주소 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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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 가구 상 표본조사

(1)지방 통계청은 보고시 까지 가구를 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다.표본조사

는 다음 목 에 기여한다.

1.인구 1만 이상의 자치체,인구 40만 이상의 도시(구역별 인구가 평균 20만 정

도)에 해서,인구등록부(populationregister)에 등록된 사람이 해당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가,인구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어떤 거주지에 살고

있는가,법정 인구가 최고 0.5%의 상 표 오차의 범 에 있을 정도로 정확

한가를 평가한다.

2.인구 1만 이상의 자치체,인구 40만 이상의 도시(구역별 인구가 평균 20만 정

도)에 해서 행정목 의 등록부에서 획득 불가능한 센서스 조사항목을 악

한다.여기서 정확성의 목표치는 해당 자치체 는 지역단 주민수의 최고

1%에 해당하는 상 표 오차(relativestandarderror)의 범 이다.

자치체나 도시지역의 인구를 확정하는데,사람의 거주상태에 하여 인구등

록부에서 달된 자료의 보정결과는 포함하지 않는다.

(2)제1항 제2목의 품질 검을 근거로 요구되는 표본조사의 추출률(samplingrate)

은 모집단의 10%를 과해서는 아니 된다.연방정부는 제1 제3항과 제7 제1항

의 품질 검 목표에 도달하기 하여 연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법 규정으로 표본조

사의 과정과 범 를 규정한다.해당 법 규정 안은 연방의회에 2010년 3월 15일

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3)표본조사의 조사단 는 주소명부 건축물등록부에 따른 거주공간이 있는 주

소(단 거처)이다.주소명부 건축물등록부에 신규로 등록된 거주공간이 있는 주

소가 표본추출과 보고시 간에 새로이 발견되면,보완 표본추출(additional

samplingprocedure)이 이루어져야 한다.제1목과 제2목에 따른 표본조사는 특별

지역(specialareas)의 경우에는 제8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실시된다.표본선정

은 주소 건축물 등록부를 토 로 하여,수리 확률법칙(mathematicalrandom

principle)의거하여 층화추출(stratifiedsampling)을 실시한다.표본추출에는 센서

스 비법의 제5 제4항에 따라 표본선정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코드와 이 법

의 제3 제1항에 따라 등록사무소에서 달된 자료를 응용한다.표본조사의 표본

은 제1항에 언 된 표본조사의 두 가지 목표에 동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선정되어

야 한다.표본선정은 자치체 수 에서 1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자치체,자치체

내 구역 수 에서 1만 명 이하의 자치체,도시 내 구역 수 의 인구가 평균 20만

명 수 이고 최소 인구가 40만 명인 도시에 해서 추출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4)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1.거주상태

2.성별

3.국

4.생년월일

5.가구주와의 계

6.혼 거주 자치체

7.응답자 는 부모가 1955년 12월 31일 이후 독일에 이주한 사람의 경우,

외국의 종 거주지,응답자 는 부모의 독일 이주연도

8.가구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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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ILO (InternationalLaborOrganization)의 노동력 개념(laborforceconcept)

에 의거한 경제활동상태,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마지막 활동에 일치

하는 코드,비 경제활동 인구나 15세 미만의 모든 사람에 해서는 보고시

주일에 주된 활동상태를 기입함

10.고용상태(종사상 지 )

11.종사직업

12.사업장의 산업분류

13.사업장 주소(자치체 수 )

14.주 활동상태

15.최고학력

16.최고 직업교육 훈련

17.실제 취학연수

18.종교단체 소속여부

19.특정종교 신앙여부,종교 는 세계 (수니 이슬람교,시아 이슬람교,

알 비 이슬람교,불교,힌두교 등의 신앙심과 세계 )

(5)보조항목

1.성씨와 이름

2.건물 내 주택의 주소와 치

3.생년월일

4.정보제공 의무자 는 재조사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의 팩스번호

5.활동상태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보고시 주일의 주 활동상태

(6)조사요원은 보고시 의 12주 이내에 표본조사를 완결하여야 한다.여기에 상당

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외로 한다.

제8 특수지역 주소에 한 조사

(1)지방 통계청은 특별지역의 모든 주소에 하여,그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확

정한다.이를 하여,그 곳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 하여 다음 자료를 수집한

다.

1.조사항목

a)출생연월

b)성별

c)가구주와의 계

d)국

e)거처입소일 는 숙박개시일

f)출생국

g)해당자가 제2 제2항 제4-6목이 정한 가구주소에 실제로 살고 있는가 여부

h)거주상태

2.보조자료

a)성씨,종 성씨(여자의 경우),이름,

b)생년월일

c)출생지

d)국

e)거처입소일 는 숙박개시일

f)출생국

g)해당자가 제2 제2항 제4-6목이 정한 가구 주소에 살고 있는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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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거주상태

(2)제1항에 따라 확정된 사람들에 해서,제3 제1항에 따라 달된 자료와 매

칭작업(matchingprocedure)을 수행한다.지방 통계청은 제8 제1항에 따라 작성

된 자료를 가지고,일차 거주지와 이차 거주지를 가진 사람이 어떤 거주지에

서 조사되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등록사무소에 해당조사항목(surveytopic)을

재조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제1항 제2목 1-g번에 따라 특정 가구에 거주하지 않는 특별지역의 사람들에

해서는,제1항 2번에 의하여 보조자료에 의한 매칭작업을 즉각 으로 지한다.

(4)민감한 특수지역(sensitivespecialareas)에서,건축물 주택 센서스에서 제6

제2항의 조사항목과 성씨,혼 성씨(여자의 경우),이름,주소,정보제공 의무

자의 팩스번호만 조사한다.

(5)민감한 특별지역에서,제7 에 따른 표본조사는 실시하지 않는다.제7 에 따

라 선정된 나머지 특별지역에서는 거기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7 의 4-5항

에 한 질문에 하여 응답을 해야 한다.

제9 특별지역 주소에 한 조사

(1)인구통계 정보와 경제통계 정보의 통합 데이터 코드를 생성하기 하여,연

방 통계청은 제8 ,제15 ,제16 에 따른 조사와 자료평가에 주의하면서,제3-5

의 데이터 코드를 통합한다.

(2)인구등록부의 복사례(duplicatecases)를 확정하고,제7 에 따른 보완 조사

항목에 한 통합 데이터 코드를 완성하기 하여,지방 통계청은 제12 제4항

제3목의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제1항의 자료와 제8 의 자료를 통합한다.

(3)지방 통계청은 건축물 주택 센서스에서 달된 데이터 코드(제6 )와 제1

항과 제2항에 따른 통합 데이터 코드를 제12 제2항,제4-7항에 유념하여 통합

한다.각주의 통계청은 통합 데이터를 바이에른 지방 통계청(BavarianStateOffice

forStatisticsandDataProcessing)으로 달한다.바이에른 지방 통계청은 통합

데이터를 다음 특성에 따라 개인별로 주택에 매칭작업을 수행하여,가구 데이터

코드를 합성한다.

1.건축물 주택 센서스 조사항목

a)주택 당 2명 이하의 주택이용자 성씨와 이름

b)(아는 경우)주택 당 거주자 수

c)이용형태

d)주택규모

e)총방수

2.등록부 자료 항목

a)등록부의 식별번호(ordernumber)

b)성씨,종 성씨(여자의 경우),이름

c)생년월일

d)성별

e)국

f)가구주와의 계

g)거주상태(하나뿐인 거주지,일차 거주지,이차 거주지)

h) 입자의 경우,종 자치체의 주소와 거주상태

i) 자치체 마지막 거주 주택 주소

j) 주택입주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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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자치체 입일자

l)해외에서 입 여부

m)배우자 는 등록 등거인의 성씨,종 성씨(여자의 경우),출생년월일

n)자녀와 법정 후견인의 성씨,종 성씨(여자의 경우),출생년월일 식별번호

o)마지막 결혼 일자 는 마지막 등록 동거 계의 설명

p)마지막 결혼 는 마지막 등록 동거 계의 해소 일자

q)주택 제공자의 주소

r)등록부에 자발 등록 여부에 한 정보

제3장 조직

제10 조사담당부서

(1)제6 ,제8 ,제14 ,제15 ,제16 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기 하여,각 주는

조사담당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이 법에 의하여 지방 통계청이 수행해야 할 업무

는 조사담당부서에 탁될 수 있다.

(2)조사담당부서는 공간,조직,인원 등에서 다른 행정부서와 분리하여 설치한다.

이것은 조사담당부서의 련문서 정보가 다른 목 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을 확실히 보장하기 한 것이다. ,조사담당부서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통

계비 을 수하고,조사과정에서 정보제공자에 하여 획득한 지식을 외부에 발

설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기 한 것이다.조사담당부서에서 활동이 종료된 후

에도 동일한 의무가 부과된다.

제11 조사요원

(1)제6-8 과 제14-17 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기 하여,조사요원은 연방 통계법

제14 에 의하여 임명된다.조사요원은 지방 통계청이나 조사담당부서에 의하여

선발되어 임명된다.

(2)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각주나 조사담당부서의 통계직원을 핵심 리자(core

office)로 지명하며,그들은 요한 공무활동이 단되지 않도록 조사요원 활동업무

에서 제척한다.특정 개인이 조사요원으로서 임명되면,조사요원으로서의 활동 수

행이 의무화된다.임명 제척에는 건강이나 여타의 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

하다.조사요원으로서 활동수행을 한 추가 인 시민의 소환 가능성은 주법에 의

하여 규정된다.

(3)조사요원은 연방통계법의 통계비 을 수하고,조사활동 에 숙지한 사실에

하여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는 것을 문서로 약속한다.이러한 의무는 조사활동

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된다.조사요원은 자신의 주택이 있는 지역에 임명되지 않

는다.직업상의 이유든 다른 이유이든,특정인이 조사활동에서 숙지한 사실이 정보

제공자에게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는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조사요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4)조사요원이 공익서비스(probonopublic)차원에서 임명된 경우에는,조사활동

을 소득세법 제3 12번 제2목의 개인비용 충당 (personalexpenseallowance)으

로 면세 처리한다.

(5)제6 에 따른 조사의 경우,조사요원은 다음 목 을 하여 임명된다.

1.제18 제2항의 정보제공자를 확정하기 하여

2.불완 하거나 자가당착 인 응답을 하는 경우,제18 제2항 제8목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기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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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제7 에 의한 가구조사에서,조사요원은 제8 제1항 제2목 1번의 자료와 제7

제5항에 한 보조자료를 구두로 요구한다.조사요원은 이 자료를 조사표에 직

는 자 으로 기입한다.정보제공자가 이해하는 경우,조사표에 추가 으로

기입할 때도 동일하다.

(7)제8 에 따른 가구조사에서 조사요원이 임명된다.민감하지 않은 특수지역

(specialareas)에서 조사요원은 제8 제1항 제2목 1번 (a)와 (b)에 한 조사항목

과 제8 제1항 제2 (a)와 (b)에 한 보조자료의 요구를 구두로 달한다.조사

요원은 이 자료를 조사표에 직 기입한다.정보제공자가 이해하는 경우,조사표에

추가 으로 기입할 때도 동일하다.

(8)거주공간(단 거처)이 있는 건축물이나 거주자가 있는 숙박시설의 주소에

한 보완 조사를 하는 경우,제14 제3항에 의거한 검조사(inspection)를 하

여 조사요원이 임명된다.

(9) 복사례(duplicatecases)(제15 제3항)를 검하는 경우에,특히 서면조사

(surveyinwrittenform)가 성공 으로 실시되지 못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조사

요원이 임명된다.

(10)제16 의 매칭 불일치 사례를 해명하기 하여,조사요원은 제16 제2목 1

번의 (a),(b),(f)의 자료와 제16 제2목 2번의 보조자료를 구두로 요구할 수 있다.

조사요원은 이 자료를 조사표에서 직 는 자 으로 기입할 수 있다.정보 제

공자가 이해하는 경우,조사표에 추가 으로 기입할 때도 동일하다.

(11)조사요원은 제6 ,제8 ,제15-17 의 조사에서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하

여,해당 주소에 한 축소된 인구등록부 명부를 지참한다.이 명부는 해당 주소

아래 등록된 사람에 하여,성씨,종 이름(여자의 경우),이름,이름 부 사항(1

세,Sr,Jr등),성별,생년월일,국 ,주소 등의 자료를 포함한다.

제12 집 자료처리 시스템

(1)조사자료는 다음의 규정에 의거하여 집 자료처리 시스템(centraldata

processingsystem)에 의하여 리된다.

(2)연방 통계청은 센서스 실시와 련하여,주소명부 건축물등록부의 리와

이와 련된 2011년 센서스 비법에 명시된 책무를 완수하는데 최종 책임을 진

다.제9 의 자료통합(dataintegration)과 주소 건축물등록부에 기입된 자료는

이용가능하다.

(3)연방 통계청은 센서스 메타데이터시스템(censusmetadatasystem)을 개발해야

한다.

(4)연방 통계청은 등록사무소)에 의하여 달된 데이터(제3 제1항),고용통계 등

록부에서 추출된 자료(제4-5 )를 장하고 통합하기 한 센서스 목 의 데이터은

행시스템(databanksystem)정보기술(informationtechnology)을 개발해야 한다.

등록사무소에서 달된 데이터(제3 제1항)와 고용통계 등록부의 자료(제5장 제2

항)를 장하고 통합하는 업무는 지방 통계청에도 동시에 용된다.인구통계와 고

용통계 등록부 자료는 주소명부 건축물등록부와 연계되며,이것은 연방 통계청

이 비해야 하는 참조데이터베이스(referencedatabase)가 된다.참조데이터베이스

는 지방 통계청과의 공동 작업에서 조사항목이나 보조항목에 한 자동매칭작업을

통하여 조사의 완 성을 검하고 복사례(duplicatecases)를 결정하는데 사용된

다.

(5)참고데이터베이스(제4항 제3목)매칭결과에 의하여 보완된다.여기서 확정된 불

일치 사례,특히 상이한 조사부서의 자료 간에 생겨나는 불일치 사례는 통계청(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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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방)에 의하여 해명되어야 하며,참고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야 한다.

(6)연방 통계청은 이 법의 업무를 완수하기 하여 지방 통계청이 참고데이터베

이스(재4항 재2목,재5항)애 근하는 것을 허용한다.지방 통계청은 건축물 주

택 센서스의 자료와 제7 ,제8 ,제15 4항과 제16 의 자료를 비하기 하여

참고데이터베이스를 비하여야 한다.

(7)지방 통계청은 일차통계 수집을 한 통계조사,제6-8 4-5항에 의한 자료의

비하기 하여 집 자료 장과 자료처리라는 의미에서 정보 기술 업무

(information technological assignment)를 분장한다. 노르드하임-베스트팔

(Nordheim-Westfalen)지방 통계청은 표본추출과 특수지역 조사(제7-8 )에 하

여,작센 지방 통계청은 건축물 주택센서스(building-housingcensus)에 하여,

가구생성(householdgeneration)과 분석업무는 바이에른 지방 통계청이 장한다.

(8)통계청(주,연방)의 기 장은 집 으로 입력된 자료(제1-7항)에 한 개인정보

보호 택임을 진다.특히,다른 통계담당자의 자료는 이 법에 의하여 센서스 목 에

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데이터 수령자는 자동화된 자료처리과

정에서 각종 요구의 허용 여부에 책임을 진다.

제13 식별번호

(1)모든 주소,건축물,주택,가구,개인에 하여,연방 지방 통계청은 자치체

역 는 건축물 체에 걸쳐서 순번 는 식별번호(ordernumber)를 부여한다.

(2)식별번호는 자료통합(제9 )에서 이용될 수 있다.

(3)식별번호는 조사항목과 함께 입력된다.이들은 센서스 자료처리의 종결 후,늦

어도 보고시 4년 후에는 제거되어야 한다.

제4장 센서스 결과의 보호와 품질에 한 조치

제14 거주공간(단 거처)이 있는 건축물과 주거용 숙박시설의 주소 보완조사

(1)지방 통계청은 2011년 센서스 비법에 따른 주소 건축물등록부에서 연방

측량원(FederalOfficeofCartographyandGeodesy)의 자료만으로(센서스 비법

제4 ),등록사무소의 자료만으로(센서스 비법 제5 ),연방노동청의 자료만으로

(센서스 비법 제6 )채택된 주소에서,그 주소가 거주공간(단 거처)이 있는 건

축물 는 거주자가 있는 숙박시설인가를 검토한다.지방 통계청은 이 게 확정된

주소를 2010년 7월 30일까지 주소명부 건축물등록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2)제1항의 주소를 검하기 하여 사용되는 모든 문서와 일반 으로 가용한 자

료원은 지방 통계청 내부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데이터베이스의 검작업(제1항)

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 통계청은 주소 검작업을 하여,주법에 의거

하여 도시토지이용계획(urbanlanduseplanning),등록제도(registrationsystem),

부동산세(realestatetax),토지 장(landregister,cadastre) 리를 담당하는 행정

부서의 문서를 조사하고 이용할 수 있다.제2항의 련부서는 지방 통계청의 요청

에 따라 자료를 달하며,도시이용계획 자료의 경우에는 주법이 자료 달이 허용

될 때만 달이 가능하다.

제15 복사례 조사

(1)연방 통계청은 등록사무소가 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개인들이 오직 하나의

거주지(sole residence) 는 일차거주지(primary residence)( 복사례-multiple

case)보다 많이 등록되어있는가 아니면 이차거주지(secondaryplaceresidence)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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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되어있는가를 검한다.

(2)1만 명 이상 자치체의 복사례는 연방 통계청이 기계 보정작업(mechanical

adjustmentprocedure)을 실시한다.이 경우,가장 요한 단기 은 당사자의

입일자(dateofin-migration)이다.여기서 생성된 데이터베이스는 자료통합 (제9

제1항)과 과다집계와 과소집계 정도의 확정(제9 제2항)을 한 토 자료가 된다.

등록사무소에 소 등록(backwardregistration)은 허용되지 않는다.

(3)1만 명 이하의 자치체에서 등록된 사람들 에서,이차거주지만 등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과 오직 하나의 거주지 는 일차거주지보다 많이 등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에 해서는 지방 통계청이 보고시 까지 거주상태를 확인한다.등록사무소에

소 등록은 허용되지 않는다.

(4)제3항의 거주상태를 확인하기 해서,지방 통계청은 해당인의 다음 코드를

조사한다.

1.조사항목

(a)출생연월

(b)성별

(c)가구주와의 계

(d)국

(e)해당인의 모든 주소에 한 거주상태

2.보조자료

(a)성씨,혼 이름(여자의 경우),이름

(b)출생 일자 (연도나 월이 없는 날짜)

(c)출생지

(d)해당인의 모든 일차거주지와 이차거주지의 주소

제16 불일치 사례를 해명하기 한 조사

지방 통계청은 1만 명 이하의 자치체에서,거주자가 있는 주택에 해서만 주소와

련하여 존재하는 불일치 사례(non-matchingcases)보정작업을 실시한다.보정작

업을 하여,해당 주소에서 지방 통계청은 그 주소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

하여 다음 자료를 조사한다.

1.조사항목

(a)출생연월

(b)성별

(c)가구주와의 계

(d)국

(e)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의 수

2.보조자료

(a)성씨,혼 이름(여자의 경우),이름

(b)출생 일자 (연도나 월이 없는 날짜)

(c)주소

(d)해당인의 모든 일차거주지와 이차거주지의 주소

제17 센서스 결과의 품질평가

(1)센서스 수행의 품질을 보장하기 하여,조사담당부서는 조사요원의 훈련과 업

무분장을 문서화(documentation)하는 작업을 행한다.작성된 문서는 지방 통계청에

제출되어 검토되어야 한다.조사담당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지방 통계청

이 문서화하는 작업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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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법정인구와 련하여 표본조사 결과의 품질을 검하기 하여, 제7 제3항

에 의거하여 선택된 주소에 하여 5-10%의 추출률로 해당 주의 련 통계기 은

표성이 있는 반복조사(repeatsurvey)를 실시한다.

(3)1만 명 미만 자치체 법정인구의 확정에 기 가 되는 조사결과의 품질을 검

하기 하여,지방 통계청은 주민수의 0.3% 이하를 추출률로 하는 표성이 있는

조사를 실시한다.

(4)제2항과 제3항에 의하여 선출된 주소에 하여,그 주소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

에 하여 다음 자료를 조사한다.

1.조사항목

(a)출생연월

(b)성별

(c)거주상태

(d)국

(e)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의 수

2.보조자료

(a)성씨,혼 이름(여자의 경우),이름

(b)출생 일자 (연도나 월이 없는 날짜)

(c)주소

(5)연방 통계청은 지방 통계청은 공동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센서스의 수행

과 결과에 한 품질보고서를 작성한다.해당 보고서는 제7 제1항의 품질 가이

드라인이 어떻게 충족되고 있는가를 기술한다.특히 보고서가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표본조사방법을 개선하기 하여 어떤 가정에서 출발해야 하며,그것이 어느

정도 표본조사의 결과를 통하여 확인되었는가.

2.어떤 과학 기 에 의거하여 표본조사방법이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

3.표본조사의 결과는 새로운 인식에 한 품질확보의 차원에서 어느 정도 외

삽 추정법(extrapolatedprojection)을 도입할 근거를 제시하는가.

(6)이 품질보고서를 작성하기 해서,지방 통계청은 각각 자체의 책임 역에

하여 연방 통계청에 센서스 수해에 한 품질보고서를 2015년 3월 1일까지 제출한

다.이 보고서는 조사요원의 교육과 업무분장 제2-3항에 의한 검결과에 한

보고를 포함해야 한다.

제5장 정보제공 의무와 데이터 보호

제18 정보제공(응답)의무와 형태

(1)이 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기 하여 정보제공( 는 응답)을 의무화한다.제7

제4항에 따른 조사항목에 한 정보제공은 자발 인 것이어야 한다.

(2)제6 과 제14 의 제3항이 정한 조사에 하여 건축물이나 주택의 소유자,

리자,별도의 감독자,이용자는 정보제공의 책임이 있다.세법(taxlaw)의 제39

제2항에 의하여 건축물과 주택의 이익을 향수하는 사람에게도 해당한다.정보제공

형태에는 종이 조사표 에 정보제공자 본인이 직 기입하는 방식

(self-administeredquestionnaire)으로 온라인 조사표(on-linequestionnaire)가 제시

되어 있다.사업목 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을 해서,지방 통계청은 정보제공

형태에 하여 특별 정을 체결할 수 있다.제6 제2항 는 제3항에 정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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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출할 수 없는 리자는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011년 센서스 비법의 제10 제2항에 따라 정해진 정보제공( 는 응답)의무자

가 같은 법에 의한 조사담당부서에서 보고시 까지 아직 완결되지 않은 재산거래

를 이유로 제1항과 제2항에 정한 정보제공의무자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면,그는

통계책임부서에 재산취득자의 이름과 주소를 제공할 수 있다.정보제공 의무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면,그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실제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정보제공 의무자를 지명한다.이들도 필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

우,건축물 는 주택의 거주자를 정보제공 의무자로 할 수 있다.

(3)제7 에 따른 가구 표본조사와 제17 제2-3장에 의한 표본조사에서 정보제공

의무는 추출된 주소에 거주하는 모든 성인 는 개별가구의 주인인 미성년자,때

로는 미성년자 가구원에게 부과된다.성인 가구원의 경우에 자신이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정보제공 의무가 부과된 다른 가구원에게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한

다.미성년자나 자신이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사람에 한 정보제공 의무는 정보

제공 의무자가 공지되는 날짜에만 용된다.정보제공이 불가능한 장애자의 경우,

그가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 가능한 제3자를 지명하면,제3자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자신과 가구원 의 정보제공 의무는 소멸한다.

(4)조사요원이 배치되면,정보제공 의무자는 제7 제5항 1-3번의 보조 자료와 제

7 4항 2,4,8 에 한 자료와 제7 제4항 2,4,8번에 따른 자료를 필요에 따

라,정보제공 의무자와 같은 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을 하여 구두로 조사요

원과 공유할 수 있다.추가 인 정보제공은 구두로 조사요원에게 제공되거나,문서

나 자 으로 제공될 수 있다.문서나 자 으로 정보는 정해진 기한 안에 련

수령자에게 달되어야 한다. 자 정보제공의 경우,정보제공 의무자에 한 자

료는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5)제8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하여 정보제공 의무자는 특수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며,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미성년자도 여기에 해당한다.조사요원이 배

치되면,정부제공 의무자는 제8 제1항 제2목 1번 (a)-(b)의 자료와 2번 (a)-(b)의

자료를 필요에 따라,정보제공자와 같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하여 구두로

조사요원과 공유할 수 있다.자신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성인이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시설 리자가 정보를 제공 할 책임이 있다.민감한 특수지역(sensitive

specialareas)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시설 리자가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리자의 정보제공 의무는 그들에게 공지된 날짜에만 용된다.시설의 리자가 정

보제공 의무가 부과되면,정보제공의 의무가 부과된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

으면 안 된다.

(6)제15 제4항에 의한 조사에 하여 정보제공 의무자는 련 당사자이다.

(7)제16 이 정한 조사에 하여 정보제공 의무자는 모든 성인 는 개별가구의

주인인 미성년자이고,따로는 미년성년자 가구원이 정보제공 의무자가 될 수 있다.

자신이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성인 가구원의 경우에는 정보제공 의무가 있는 다

른 가구원이 정보제공 의무자가 된다. 자신이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사람이나

미성년자에 한 정보제공 의무는 정보제공 의무자가 공지되는 날짜에만 용된

다.미성년자나 자신이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사람에 한 정보제공 의무는 정보

제공 의무자가 공지되는 날짜에만 용된다.정보제공이 불가능한 장애자의 경우,

그가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 가능한 제3자를 지명하면,제3자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자신과 가구원 의 정보제공 의무는 소멸한다.정보제공 의무자는 제16

2번에 한 보조자료에 한 코드와 제16 1번 (a)-(b0-(f)에 한 코드를 필

요에 따라,같은 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을 하여 조사요원과 공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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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 삭제

(1)보조자료는 가능한 한 빠른 시 에 조사항목과 분리하여 별도로 보 한다.보

조자료는 제22 제2항과 제23 의 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통계청에서 자료매칭이

나 완 성에 한 조사항목과 보조자료의 검이 종료되자마자,삭제되어야 한다.

보조자료는 보고시 이후 늦어도 4년이 지나서는 삭제되어야 한다.

(2)조사 코드는 센서스 자료처리가 종결된 후,늦어도 보고시 이후 4년 이내

에는 괴해야 한다.

제20 자료 달

(1)제3 제1항,제3항,제4항에 의한 자료 달은 기존의 행(protocol)에 따라서

실시한다.제5 제1항의 자료는 새로운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기존 자료를 이용

하아 작성될 수 있다.

(2)정보보호와 자료 안 성,특히 데이터의 신뢰성,통일성,순수성을 확보하기

하여,데이터 원격 달은 재의 테크놀로지 수 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반 으로 이용 가능한 인터넷의 경우에는, 재의 테크놀로지 수 에 부합하는

부호화(encoding,encryption)의 방법을 용하여야 한다.

제21 공공 역의 정보

(1)연방 지방 통계청은 인터넷에 공식웹사이트(www.zensus.de)를 확보하여 국

민에게 센서스에 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2)연방정부는 조사결과의 특성을 연방 보(federalgazette)나 제1항의 인터넷 공

식웹사이트를 통하여 공지한다.

제22 상 연방 청,주 청,자치체( 는 자치체연합)통계부서에 한 제표자

료와 마이크로데이터의 달

(1)개별사례의 규제만이 아니라,입법기 의 업무나 계획의 목 을 하여,연방

지방 통계청은 통계표가 그 셀에 하나의 사례만 있는 경우에도,상 연방

청이나 주 청에 해당 통계표를 달하여야 한다.

(2)자치체의 순수한 목 을 하여 연방 지방 통계청은 자치체나 자치체 연합

의 통계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하여 조사항목에 한 조사항목과 도로,주택번

호 는 블록에 따라 통합된 마이크로데이터를 달한다. 자료 달은 통계비 이

법률 조치에 의하여 보장되고,특히 공간 ,조직 ,개인 정보를 통계담당부

서와 일반 행정부서 공유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하다.여기도,보조 자료는 여기서

도 자료 달 이후 2년 이내에 삭제되어야 한다.

제6장 결론

제23 건축물,주택,인구의 표본조사 근거제시

연방 주의 통계가 작성되는 건축물,주택, 인구 표본조사를 하여,연방

지방 통계청은 주택 인구의 수,특수지역의 종류,건축물 는 숙박시설의 주소

는 수리 확률법칙에 따라 이 법률의 범 안에서 조사구의 선정방식을 연구하는

데 사용한다.표본조사의 추출률은 20%를 상한선으로 한다.이들 조사구의 특성은

목 을 달성한 후에는 즉시,늦어도 장래의 센서스를 이용하여 상응하는 표본선택

기 이 마련되는 시 에서 괴해야 한다. 불필요한 조사구 80%는 에서 언

한 조사구의 확정 이후 즉시,늦어도 보고시 4년 이후에는 삭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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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 연방 통계청으로의 자료 달 비용

연방 통계청으로의 자료 달 비용은 별도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25 재정분배

연방정부는 주 정부에 2011년 등록센서스를 비하고 수행하는데 2.5억 유로 수

의 재정을 분배한다.재정분배는 각주의 개별비용에 따라 이루어지며,이것은 각주

간 행정 정(administrativeagreement)의 형태로 늦어도 2010년 3월 31일까지 확

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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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주택센서스에 한 유럽연합 규정(EC763/2008)

제1조 (주제 역)본 규정은 인구와 주택에 한 포 인 자료를 10년 주기로 제

공하기 한 포 규정을 포함한다.

제2조 (정의)이 규정의 목 에 따라 정해지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인구 (population):기 일자에 상주지에 거주하는 국가인구,역내인구,지역

인구를 말한다.

(b)주택 (residence):기 일자에 국가수 ,역내수 ,지역수 에서 악된 거주

시설과 건축물은 거주상태,인구와 거주시설의 계를 말한다.

(c)건축물 (building):사람이 살기 하여 설계된 거주시설을 포함하는 구

구조물이나 계 에 따라 는 부차 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거나 는 비어있는

통 인 주거단 를 말한다.

(d)상주지 (usualresidence):사람들이 오락,휴가,친지방문,업무,치료,종교순

례 등을 이유로 단기 인 부재가 있을 수는 있지만,매일 매일의 휴식시간을 정상

으로 보내는 장소를 의미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지리 지역의 상주자로 간주된다.

(i)기 일자 이 어도 12개월 동안 연속 으로 자기의 상주지에서 거주

한 사람

(ii) 어도 1년을 해당지역에 머물 의향을 가지고 왔으나,기 일자 시 에

서 만 12개월 동안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

(iii)상기의 (i),(ii)에서 기술한 상황이 설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주지”는

법 주소 는 등록주소를 의미한다.

(e)기 일자(referencedate)는 제5조 제1항에 의거하여,개별 회원국이 센서스에

서 조사객체를 악하기 하여 기 으로 설정하는 일자를 의미한다.

(f)국가:유럽연합 회원국의 토를 의미한다.

(g)역내:유럽의회와 평의회가 규정한 유럽연합 규정 번호 1059/2003에 정해진

지역통계단 분류(NUTS,commonclassificationofterritorialunitsforstatistics)에

정의된 NUTS수 1,수 2,수 3을 의미한다.

(h)지역:지역행정단 (LAU,localadministrativeunits)수 2를 의미한다.

(j) 인구주택총조사의 보편 특성(essential features): 개별성(individual

enumeration), 동시성(simultaneity), 보편성(universality within a defined

territory),소지역 자료의 입수가능성(availability ofsmall-area data),주기성

(periodicity)를 의미한다.

제3조 (자료제출)회원국은 국가수 ,역내수 ,그리고 지역수 에서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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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에 제시된 로,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에 사람,가족,가구의 인구통계

사회경제 특성을 포함하는 인구자료와 주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4조(자료원)

1.회원국은 센서스 통계를 다양한 자료원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a) 통 센서스

(b)등록센서스

(c) 통센서스와 표본조사의 조합

(d)등록센서스와 표본조사의 조합

(e)등록센서스와 통센서스의 조합

(f)등록센서스,표본조사, 통센서스의 조합

(g)순환표본을 이용한 한 표본조사 (순환센서스)

2.회원국은 자료보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회원국

자체의 자료보호 규정은 본 규정에 의하여 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3.회원국은 유럽연한 통계청에 본 규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통계의 수정 는 보

정이나 자료원과 방법론의 변경사항에 하여, 수정된 자료 공표 1개월 에 통

지하여야 한다.

4.회원국은 본 규정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하여 사용하는 자료원과 방법론

제2조 (i)에 규정된 인구주택총조사의 본질 특성을 최 한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제5조 (자료양도)

1.모든 회원국은 기 일자를 정해야 한다.기 일자는 본 규정을 바탕으로 정해진

년도 (기 연도)안에 있어야 한다.최 의 기 연도는 2011년으로 한다.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은 제8(2)조에 정해진 차규정에 의거하여 차후의 기 연도를 상

세하게 정해야 한다.기 연도는 매 10년의 시작에 해당하는 기간에 설정되어야

한다.

2.회원국은 이 규정에 따라,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에 타당성이 입증된 최종

집계자료를 메타자료(meta-data)와 함께 기 연도 끝의 27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

다.

3.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은 제8(3)조에 정해진 차규정에 의거하여,본 규정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하여 통계자료와 메타자료에 한 로그램을 상세하게

설정해야 한다.

4.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은 제8(2)조에 정해진 차규정에 의거하여,본 규정에

요구된 조사항목과 상세한 제표작업의 기술 구체사항을 채택해야 한다.

5.회원국은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에,타당성이 입증된 센서스 자료와 메타자

료를 일 트로닉 형태로 달해야 한다.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은 제8(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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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차규정에 의거하여,요구된 자료의 양도를 하여 사용될 수 있는

한 기술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6.제4(3)항에 의거하여 자료의 수정 는 보정이 있는 경우,회원국은 수정된 자

료를 그 자료의 공표일자보다 빨리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6조 (품질평가)1.본 규정의 목 상,다음의 품질평가 기 이 양도되는 자료에

용되어야 한다.

- 합성(relevance):센서스 통계가 이용자의 행 잠재 요구를 충족시키는

정도를 말한다.

-정확성(accuracy):추정치가 미지의 모수에 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의성(timeliness)과 정시성(punctuality):자료의 기 기간과 결과의 입수시

간의 지연을 의미한다.

- 근성(accessibility)과 명확성(clarity):통계이용자가 자료를 획득하여,이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 조건이나 유형들에 한 것을 말한다.

_비교가능성(comparability):지리 지 ,부문 역,시계열간 통계를 비교할 때,

용된 통계개념,측정도구,측정 차 등의 차이가 주는 향에 한 측정을 의미

한다.

-정합성(coherence):자료를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목 을 하여 신뢰성

있는 방식으로 조합하는데 있어서, 련 자료들이 어느 정도 한가를 가리킨다.

2.회원국은 유럽연합 통계청에 양도된 자료이 품질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이러

한 맥락에서,회원국은 선택된 자료원과 방법론이 제2(i)조에 규정된 인구주택총조

사의 본질 특성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가에 한 보고를 해야 한다.

3.본 규정에 의하여 포 되는 자료에 제1항의 품질평가기 을 용하는데 있어서,

품질보고서의 유형과 구조는 제8(2)조에 언 된 차규정에 따라 정하도록 한다.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은 양도된 자료의 품질을 평가하여야 한다.

4.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은 회원국의 련기 과 합력하여,센서스 자료와 메

타자료의 품질을 확인하기 하여,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한 유럽연합 개별

국가 통계청장 회의에 답례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방법론 권고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실시방법)

1.제8(2)조에 언 된 차규정에 의거하여,본 규정의 실시에 필요한 다음의 조

치가 채택되어야 한다.

(a)본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조사항목과 제5(4)항에 제시된 상세한 제표작업

의 기술 구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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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제5(5)조에 정해진 한 기술 형식의 제정

(c)제6(3)항에 정해진 품질보고서의 유형과 구조

2.본 규정의 실시를 한 필요한 조치,그리고,본 규정을 체하여 핵심요소를

개정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이 제8(3)조에 정해진 차규정에 의거하여 상세하게 채

택되어야 한다.

(a)제5(1)조에 정해진 기 연도의 수립

(b)제5(3)항에 정해진 센서스통계의 자료와 메타자료에 한 로그램의 채택

3.채택된 조치들의 이익이 비용을 능가해야 하며,추가 인 비용과 부담은 제한

된 범 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충분한 주의가 기울어져야 한다.

제8조(유럽연합 통계청의 차)

1.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은 통계 로그램 원회(Statistical Program

Committee)의 지원을 받는다.

2.이 조항을 언 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조문과 련하여,유럽연합 의회 각

료회의의 결정사항 1999/468/EC의 제5조와 제7조가 용된다. 결정사항

1999/468/EC의 제5(6)조에 제시된 기간은 3개월로 정하도록 한다.

3.이 조항을 언 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조문과 련하여,유럽연합 의회 각

료회의의 결정사항 1999/468/EC의 제5(a)(1)-(4)조와 제7조가 용된다.

제9조(효력발생)

본 규정은 유럽연합 보((OfficialJournaloftheEuropeanUnion)에 출 된 후

20일 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본 규정은 모든 회원국에 으로 구속력을 가지

며,직 으로 용되어야 한다.

2009년 7월 9일 스트라스부르크

유럽의회 의장 H.G.Poettering,

각료이사회 의장 J.P.Jouvet

부록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

1.인구항목

1.1.NUTS3,LAU2수 에 한 의무제출 항목

1.1.1원자료 항목

-상주지

-성별

-연령

-출생지(국)

-국

-직 상주지, 거주지 도착일자, 는 센서스 1년 상주지 -가구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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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 간의 계

1.1.2.가공항목

-총인구

-지역

-가구상태

-가족상태

-가족핵의 유형

-가족핵의 크기

-일반가구의 유형

-일반가구의 규모

1.2.지리 지역:국가,NUTS1,NUTS2의 의무제출 항목

1.2.1원자료 항목

-상주지

-근무지(주소)

-성별,

-연령

-법률 혼인상태

- 재 경제활동 상태

-직업

-산업(경제활동의 분야)

-고용상태

-최종학력

-출생지(국)

-국

-해외거주여부 국내도착 연도(1980년 이후)

-직 상주지 재 거주지 도착일자 는 센서스 1년 상주지

-가구원 간의 계

-가구의 주택소유 상태

1.2.2.가공항목

-총인구

-지역

-가구상태

-가족상태

-가족핵(familynucleus)의 유형

-가족핵의 크기

-일반가구(privatehouseholds)의 유형

-일반가구의 규모

2.주택항목

2.1.NUTS3,LAU2수 에 한 의무제출 항목

2.1.1원자료 항목

-주거시설의 유형

-주거시설의 치

- 통주거단 의 유형태

- 유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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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공간의 용도 단 주택의 방수

-건물종류별 주거단 의 수

-건축연도별 주거시설의 수

2.1.2 생항목

- 도기

2.2.지리 수 :국가,NUTS1,NUTS2에 한 의무제출 항목

-주거형태

-주거시설의 종류

- 통 주거시설의 유상태

-소유형태

- 유자 수

-마루공간의 이용 단 주택의 방수

-수도 공 방식

-화장실 시설

-목욕시설

-난방방식

-건물종류별 단 주택수

-건축연도별 단 주택수

2.2.2. 생항목

- 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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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스 연방통계법

(FederalStatisticsAct)

(199210월 9일 제정,2010년 1월 1일 재 )

스 스 연방의회는 연방헌법 제27조 제31조 제5항과 제85조 제1항에 근거하여,

1991년 10월 30일,연방정부의 법률제안을 검토한 후,다음과 같이 결의하 다.

제1 총칙

제1조 (목 )이 법의 목 은 다음과 같다.

(1)스 스 연방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한다.

(2)주 자치체(canton),기 자치체,경제부문,민간부문,사회단체,일반국민들이 통

계작성결과에 근할 수 있게 한다.

(3)연방통계의 조직을 효율화하여,필요한 연방통계에 한 세심한 자료수집

처리에 한 문제를 조정한다.

(4)통계 역의 국내 국제 력을 진한다.

(5)연방통계의 자료보호를 보장한다.

제2조 ( 용 역)

(1)이 법은 다음의 모든 통계활동에 용된다.

a.연방정부가 요청하는 것.

b.취리히 연방공 (ETH)1) 역을 제외하고,연방행정의

행정통합을 이룩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2)취리히 연방공 역(ZurichFederalTechnicalUniversity),스 스 우정공사

(SwissPost),연방 텔 커뮤니 이션(FederalTelecommunication)의 통계활동에

해서는,연방정부가 이 법의 어떤 규정을 용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3)연방정부는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단체,기 는 자연인에 하여 이 법의

규정을 추가 으로 용할 수 있다.

a.연방정부의 리/감독을 받는 경우

b.연방정부의 재정지원 는 보조 을 수령하는 경우

는

1)취리히 연방공 는 1855년에 설립된 스 스 연방의 공과 학이다.연간 산이 12억 스

스 랑으로 13,000명의 학생과 6,000명의 교수진을 갖추고 있으며,최근에는 생명과

학,의료공학,컴퓨터공학,정보과학,재정과학 등의 분야에서 략 입장을 강화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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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연방정부의 교부 는 후원 으로 활동을 하는 경우

(4)연방정부는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때, 련기 의 법 특

성과 자율성 그리고 학술연구의 자유를 고려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제3조 (연방통계의 기능)(1)연방통계는 기술 으로 독자 인 방법을 구사하여,스

스의 인구,경제,사회,공간 환경의 상태와 발 에 하여 표성이 있는 결

과를 도출해야 한다.

(2)연방통계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a.연방 업무의 비,실행,검토

b.연방과 주 자치체의 업무가 상호 히 연 되어 있는 문제 역,

컨 ,교육,학술연구,문화,스포츠,법제도, ,공공재정,

우주이용,건축물 주택,교통,에 지,건강 그리고 사회문제

등의 주제에 한 평가

c.국가 으로 한 학술연구 로젝트의 지원

d.남녀평등,장애자/비장애자 평등의 실 이라는 연방헌법 임사항의

평가

(3)이러한 연방업무의 맥락에서,주 자치체,기 자치체,학술연구단체,민간부문,

사회단체,그리고 외국/국제기 과 력하며,가능하면,이들의 정보에 한 수요

를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 (데이터 제공의 원칙) (1)연방이 필요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거나,그 자료

가 연방법의 시행을 통하여 이 법에 지정된 기 에 보 되어 있는 경우(연방 행정

자료를 말함)에 해서는,연방통계를 작성하기 한 별도의 자료수집(직 조사,

간 조사 는 찰과 측량에 의한 조사)을 실시하지 말아야 마땅하다.

(2)연방통계에 필요한 자료가 제3자,곧 주 자치체,기 자치체 는 공법상의 여

타 법인 사무소가 할하고 있는 경우,이들이 소장하는 자료를 수집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간 조사).

(3)직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이 법의 배타 목 을 실 하기 하여 자연인

(naturalperson)과 법인(juristicperson)에 한 조사는 문항의 수나 종류가 필요한

만큼 최소화(necessaryminimum)하여야 한다.

(4)연방정부는 이 법에 따라 자료를 수집할 때, 조사의 목 ,조사의 법 근거,

조사 상자,조사기 을 공지하여야 한다.

(5)제1항과 제2항에 의거하여 공법상의 단체,사무소과 여타 법인은 연방통계청

에 보상 없이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 명령과 력

제5조 (조사의 명령)이 법의 목 은 다음과 같다.

(1)연방정부는 필요한 조사를 명령하며,이 경우,자료의 수집을 직 조사와 간

조사를 혼합하여 계획할 수 있다.

(2)연방정부는 다음의 조사에 하여,조사명령권을 특정의 부서,집단 는 청

에 임할 수 있다.

a.특정의 개인자료가 수집되는 않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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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민법/공법상의 소 규모의 사업자와 사업체에 하여 정보제공

의무가 없이 실시하는 조사

c.규모가 작은 인구를 상으로 하는 1회성의 특별 조사

(3)이 법에 규정된 연방의 학술연구기 이나 연구소는 정보제공의 의무가 없는 1

회성 특별 조사나 시간 으로 한정 인 의미를 지니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제2조 제2항 는 제3항에 지정된 별도의 기 은 다음의 조사에 하여 독자

인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다.

a.특정의 개인자료가 수집되는 않는 조사

b.해당 기 이 추가 인 업무를 수행하기 하여 력해야 하는

민법/공법상의 소 규모의 사업자와 사업체에 하여 정보제공 의무가

없이 실시하는 조사

c.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이 조사를 기획하는 경우,정보제공의 의무가

부과되는 조사

(5)방법론의 검토를 한 조사는,해당 조사에 정보제공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한,특별한 명령권이 없이 실시될 수 있다.

제6조 (응답자의 의무)(1)통계의 완 성, 표성,비교성 는 합성이 으

로 필요한 경우에는,연방정부는 자료수집의 과정에서 민법과 공법상의 자연인

법인과 그들의 리인에게 정보제공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응답자는 사실 로,

정확하게,무보수로,정해진 양식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2)조사는 응답자에게 행정 활동을 가능한 한,최소화하는 형태로 실시되어야

한다.

(3)조사에 자발 으로 응답하는 사람은 사실 로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

다.자발 정보라도,그것이 응답자에게 상당히 많은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연방정부는 보상을 계획할 수 있다.

제7조 (주 자치체와 기 자치체의 력)(1)연방정부가 특정 조사를 명령하면서,

어느 정도 주 자치체(canton)와 기 자치체가 력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2)연방정부는 자료수집의 법 근거가 통계목 이용을 엄격히 배제하지 않는

한,주 자치체나 기 자치체의 자료 일에서 해당 자료의 양도를 명령할 수 있다.

(3)이들 자료는 법 으로 보장된 비 보호의 상이 되며,이 법 19조와 데이터보

호법(1992년 6월 19일)제22조에 의거하여,이 자료를 추가 으로 달해서는 아니

된다.

(4)주 자치체와 기 자치체는 공동 력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감당하지 않으면 아

니 된다.주 자치체 법률에 따라서,주 자치체와 기 자치체 간에 비용의 분담을

규정한다.

(5)특별한 비용의 지출이나 자발 으로 제공된 추가 인 자료수집에 해서는,연

방정부가 상응하는 보상을 계획할 수 있다.

제8조 (여타 기 의 력)자료의 비 수가 보장되는 경우,연구기 이나 자격을

갖춘 기타 단체는 조사나 다른 통계 작업의 력에 하여 자문 상이 될 수 있

다.이에 해서 보상이 연계될 수 있다.

제9조 (다년간 로그램)(1)입법계획 차원에서,입법기간마다 다년간 로그램을

작성하여야 한다.

(2) 다년간 로그램은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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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연방통계의 요한 통계 과제

b.연방의 재정/인력 련 지출

c. 력자와 응답자에 주는 향

d.국제 력

제3 연방통계의 조직

제10조 (연방통계청)(1)연방통계청(FederalStatisticalOffice)은 연방의 핵심 통

계기 이다.연방통계청은 연방의 행정통합,연방통계의 2차 이용자 그리고 일반

국민을 한 통계 서비스를 강화한다.

(2)연방통계청은 연방통계를 조정하고,국내비교나 국제비교의 에서 통일 인

토 를 마련한다.연방통계청은 다른 통계기 과 합력하거나 련인사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다년간 로그램을 강화한다.연방통계청은 규칙 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가 다른 통계기 에 의하여 공개되지 않는 경우에는 총 보고서를 작성한

다.

(3-1) 연방통계청은 주 자치체와 한 력 계를 유지하여,사업체 장

(businessregister)을 리하며 사업체 조사를 실시하기 한 보조도구(auxiliary

instrument)로 사용한다.연방통계청은 개인과 련된 특정의 기록을 공공의 목

을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할 수 있다.

(3-2)연방통계청은 주 자치체와 긴 히 력하여,연방 건축물 주택 장

(federalregisterofbuildingandhousing)을 리한다.연방정부는 통계,연구,계

획을 목 으로.주 자치체는 자신의 역에 속하는 자료에 하여 법률 직무를

수행하기 하여,건축물 주택 장에 근할 수 있다.연방정부는 장의 리

를 감독하며,자료보호에 한 시행세칙을 제정한다.

(3-3)연방통계청은 학당국과 긴 히 력하여,스 스 학생 장(Swissstudent

register)을 통계작성을 한 보조수단으로 리한다.주 자치체와 학당국은 1997

년 2월 20일의 자치체간 학의 통합에 한 규정에 의거하여 그들의 재정 ,행

정 ,법률 이해 계를 해결하기 한 검토 목 으로 학생 장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연방정부는 이러한 목 으로 이용 가능한 특성과 자료 달의 형태를 규

정한다.

(3-4)연방통계청은 표본명부(sampleregister)를 리하여 가구와 인구에 한 조

사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화회사는 표본명부를 리하는데 필요한 고

객정보를 그것이 존재하는 한,연방통계청에 제공할 의무가 있다. 화회사는 그들

의 비용에 해서는 부분 으로 는 완 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조사에 력한

기 은 그 자료를 자신의 목 을 해서 사용하지 못한다.표본명부의 자료는 이

법에 따라 실시되는 조사에만 이용되어야 한다.

(3-5)연방정부는 세부사항을 규정한다.행정부서나 제2조 제3항에 의한 임계약

에 따른 추가의 단체는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기 하여,통계활동의 결과와 근거,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수집이나 조사에서 나온 데이터를 연방통계청에 달

하여야 한다.

(3-6)연방 법률이 추가 인 자료송달이나 통계목 으로의 자료이용을 명시 으로

지하는 경우에만,연방통계청의 공표 규칙에서 비 수 의무나 공개 지 원칙

에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연방통계청은 이 법의 제19조와 1992년 6월 19일의 자

료보호법(dataprotectionlaw)에 따라,이들 자료를 추가 으로 달하여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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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제11조 (기타 연방 통계작성기 )(1)기타 행정부서와 이 법에 의하여 부분 으로

종속되는 기 은 제5조 제2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거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연방정부는 특정의 행정부서나 그들의 동의를 얻어서 종속 인 단체나 기 에 개

별 으로 추가 인 조사를 임할 수 있다.

(2)통계나 연구만을 하여 존재하지 않는 연방의 자료수집 기 은 자신들의 통

계활동을 하여 하나 이상의 통계기 을 지정할 수 있다.

(3)연방의 행정자료에 한 통계 평가는 기본 으로 그 자료를 리하고 있는

행정부서,단체 는 기 의 임무이다.연방통계청과의 약 는 연방정부의 결정

에 의하여,연방통계청이 해당업무를 임받을 수 있다.

(4)연방통계청은 연방의 여타 통계작성기 에 자문할 수 있으며,해당 기 에 자

료보호규정의 범 안에서,필수 인 자료의 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조정)(1)조사설계,총 보고서 작성,연방통계의 기타 자료원 등에 해

서는 연방통계청에 자문을 구해야 한다.

(2)연방통계청은 특히 조사계획을 상호 충하고,통계발 을 감안하여 행정 장

는 여타 자료를 표 화(harmonization)하기 하여, 역자치체의 통계국과 업무

를 조율하지 않으면 안 된다.

(3)연방통계청은 역자치체, 학당국,연구기 등과 통계 련 연구나 교육문

제에 하여 상호 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연방통계 원회)(1)연방정부는 연방통계 원회를 설치한다. 원회는 연

방정부와 연방통계를 작성하는 기 에 연방통계와 련된 요한 문제에 하여

자문을 한다.

(2) 원회는 역자치체,지역사회,학문분야,민간경제,사회단체 그리고 연방의

행정부서와 이 법의 용 상인 기 을 표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4 자료보호와 안 조치

제13조 (자료보호 직무상의 비 )(1)통계를 목 으로 수집되었거나 달된 자

료는,연방법이 다른 이용을 명백히 지시하거나 련자가 그것에 문서상으로 명백

히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경우,통계가 아닌 다른 목 으로 사용될 수 없다.

(2)통계업무를 임받은 사람은 업무 에서 악한 자연인(naturalperson)이나

법인(juristicperson)에 한 자료에 하여 비 을 수해야 한다.이라한 의무는

특히,주 자치체,기 자치체,그리고 자료수집에 력하는 기타 기 는 제19조

에 의한 자료를 소장하는 사람들에게도 타당하다.

제14조 (자료연계)(1)연방통계청은 통계업무를 수행하기 하여,자료가 익명화되

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상호 연계할 수 있다.특히 비 보호가 필요한 자료가 연

계되는 경우 는 연계결과에서 개인속성 로필이 작성되는 경우에는 연계된 자

료는 통계 평가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폐기처분하여야 한다.이에 하여 연방정

부는 세부규칙을 정하여야 한다.

(2)주 자치체와 기 자치체의 통계기 은 통계업무를 수행하기 하여,문서상의

동의와 함께 분담액을 고려하여,연방통계청의 자료를 추가 인 자료와 연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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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제15조 (자료의 안 조치와 보 문제)(1)연방통계를 작성하기 해서나 연방통계

를 출처로 하는 개인자료를 이용하는 모든 기 은 필요한 조직상 는 기술 조

치를 통하여,해당 자료를 불안 한 이용에 하여 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

(2)자료수집기 은 조사의 비,시행 는 조정을 목 으로 작성된 명단이나 주

소명부를 정해진 목 에 따라 조사를 하는 동안에는 그것을 보 하여도 좋다.사

업체 장에 해서도 그 규정은 타당하다.

(3)응답자의 이름 는 개인식별번호가 응답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조사자료는

책임 있는 조사기 에 의해서만 리되어야 한다.그 자료는 자료처리가 완료된

후에는 즉각 폐기처분되어야 한다.

(4)자료가 조사 상자의 이름이나 개인식별번호를 포함하는 않는 경우에는,그것

을 책임 있는 연방의 통계기 ,연방통계청, 는 서면동의와 함께 분담 을 고려

하여 주 자치체의 통계기 에 보 하여도 좋다.

제16조 (다른 자료보호규정의 용)(1)모든 통계활동에서의 자료보호에 해서는,

이 법률의 규정 외에 1992년 6월 19일의 연구,계획,통계 련 작업에 한 자료

보호법의 규정이 용된다.

(2)연방정부는 자료의 조사나 연방기 을 통한 통계작업에 하여,자료보호나 안

조치에 한 보완 규정을 공표한다.

제17조(주 자치체의 자료보호)(1)주 자치체를 통한 통계작업에 해서,이 법의

제14조,제15조,제16조와 이들 조항과 모순되지 않는 경우,개인특성과 련 없는

자료의 작업을 규정하는 주 자치체의 법률이 그 로 용된다.그러한 조항이 없

는 경우에는,연방법이 그 로 용된다.

(2)주 자치체 는 기 자치체가 조사의 시행에서 력하는 경우에는,주 자치체

는 자료보호의 규정을 제 로 하는 기 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5 통계의 출 과 서비스

제18조 (통계의 출 )(1)핵심 인 통계작성 결과나 출처는 공식 언어로 이용자에

게 합당한 방식으로 출 되어야 한다.출 되지 않는 통계작성 결과는 한 방

식으로 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2)연방통계청은 이 목 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차를 수립해야 하며,다른 통계

작성기 도 그 결과를 배포하는데 필요한 차를 수립해야 한다.

(3)법 으로 요구되는 간행물의 경우에도,그 결과가 당사자가 이미 쉽게 근을

불가능하게 해놓은,단일 자연인 는 법인의 상태에 한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

니 된다.

(4)연방정부는 추가 인 근거로 해서 근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 (기타 서비스)(1)연방통계청과 여타 통계기 은 연방행정부서를 하여

특별 분석을 실시할 수 있고,그러한 가능성의 맥락에서 제3자를 해서도 특별

분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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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방 통계기 은 개인자료를 연방 연구․통계부서나 제3자에게 개인의 속성

정보를 악하기 한 목 이 아닌 경우,특히 연구,기획,통계를 목 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달 가능한 것으로 한다.

a.편집의 목 에 배되지 않는 한,자료를 익명화 조치한다.

b.자료 수령기 은 통계기 의 승인을 받고 달한다.

c.자료 수령기 이 련자의 신분이 확인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나

서 그 결과를 공표한다.

d.통계 비 이나 여타 데이터보호 규정의 수를 한 제조건이 자료수령

기 에 의하여 받아들여진다.

(3)연방통계청은 의뢰인이 비용을 부담하거나 필요인원을 제공하는 경우에,연방

통계의 범주 안에서 연구업무,분석업무,상담업무를 일시 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20조 (제3자에 의한 재이용)(1)연방통계청의 간행물,웹사이트 는 연방통계자

료를 이용하여 개발된 통계결과는 작권을 행사하지 않으며,출처를 명기하면,그

것을 이용하거나 다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2)연방정부는 이들 통계결과의 상업 이용에 해서는 외조항을 둘 수 있다.

제21조 (수수료)연방정부는 통계의 출 ,서비스,인허가에 한 수수료는 별도로

정한다.

제6 형벌규정

제22조 (정보제공 의무의 반)이 법에 의하여 통계조사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

시를 받은 자는 정보제공의 의무에 하여 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 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징수한다.

제23조(자료보호 직무상 비 수의 반)통계 인 비 의 수나 타인에게

직무상 비 을 달해서는 안 된다는 재14조의 규정을 의도 으로 는 비의도

으로 반하는 사람은 징역형에 처하거나 는 과태료를 징수한다.

제24조 (법 집행)(1)주 자치체(canton)는 주 자치체 당국이 통계조사를 실시한 경

우의 정보제공 의무 반과 주 자치체 당국에 의한 통계 비 수의 제반 사항을

추 하여 재 한다.

(2) 련부서는 1974년 3월 22일의 형사소송법(Law on theAdministration of

CriminalLaw)에 한 연방법규의 차에 의거하여,추가 인 반사항을 추 하

여 재 한다.

(3)법의 집행에는 형법의 총칙이나 행사소송법의 제6조와 제7조의 규정이 추가

으로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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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 결론

제25조 (시행)(1)연방정부는 이 법의 시행을 임받아서 시행세칙을 공표하여야

한다.

(2)연방정부는 자발 으로 국제 력에 한 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26조 (폐기)

제27조 (국민투표 효력발생)(1)이 법은 선별 국민투표의 상이 될 수 있다.

(2)연방정부는 이 법의 공표일자를 규정한다.

(공표일자:1993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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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통계조사의 실시에 한 시행령

(OrdinanceontheImplementationofFederal

StatisticalSurvey)

(1993년 6월 30일 제정,2009년 9월 1일 재)

스 스 연방내각은 1992년 10월 9일 연방통계법 제5조 제1항,제6조 제1항,제10조

제3항과 2006년 6월 23일 등록부의 표 화에 한 법률(registerharmonization

law)제15조에 의거하여,다음 시행령을 제정한다.

제1조 (목 과 용범 )(1)이 시행령은 통계조사(statisticalsurvey)를 실시하는

경우 수해야할 원칙을 규정하고,이와 련하여,어떤 조사가 구에 의하여 어

떻게 실시되어야 하는가를 정하는 것으로 한다.

(2)이 시행령은 조사표의 이용에 계없이 연방의 수조사,부분조사,표본조사

를 실시하거나 행정자료를 평가하는데 용한다.

제2조 (조사기 )조사기 은 연방통계청(FederalStatisticalOffice)을 심 통계부

서로 하고,부록에 리스트 된 행정부서와 기 을 포함한다.

제3조 (실시)(1)조사기 은 조사의 비와 실시에 책임을 지며, 련당사자의 자

문을 토 로 조사표를 개발하고,결과를 평가하며,그것을 출 하여야 한다.

(2) 련부서는 필요한 경우,자료의 수집과 달 방식에 한 세부 기술사항

(technicalinstruction)을 정해야 한다.

제4조 (주 자치체와 기 자치체를 한 추가 조사)(1)주 자치체와 기 자치체

의 련 공공단체는 조사기 의 동의와 지침에 근거하여 통계조사를 확 하거나

추가 인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민간조사기 /단체의 개입)(1)조사기 은 민간 조사기 /단체에 자문을 의

뢰할 수 있다.

(2)민간조사기 /단체의 권리와 책임은 별도의 외주계약(outsourcingcontract)으

로 정한다.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자료의 이용에 해서는 조사기 은 이들 민간조

사기 /단체에 하여 특별히 다음에 정한 것을 의무조항으로 한다.

a.그들에게 제공되었거나 그들에 의하여 업무수행을 하여 수집된 자료는,당

의 외주계약을 수행하는 목 으로만 이용될 수 있다.

b.당 의뢰를 한 조사기 을 하여 실시된 통계조사를 다른 통계조사와 연계

해서는 안 된다.

c.민간조사기 /단체는 조사기 과의 외주계약이 종결된 후에는 모든 자료를

반환하고,컴퓨터에 장된 자료를 모두 삭제하여야 한다.

(3)조사기 은 민간조사기 /단체가 외주계약에 의한 자료처리와 련하여,1993

년 6월 14일에 공표된 개인정보 보호에 한 시행령(ordinance on data

protection)에 따라,이들 자료의 처리를 하는데 필요한 기술 /조직 책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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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응답자 는 정보제공자의 력사항)(1)민법과 공법상의 자연인과 법인이

정보제공의 상으로 선정되었을 경우,자료 수집을 한 조사과정에 참가하여야

마땅하다.정보제공의 책임은 부칙에 따른다.

(2)정보제공의 상으로 선정된 자연인과 법인은 조사의 성격,목 ,과정,법 근

거,자료의 용도,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를 의뢰한 기 과 개인정보의 보호를 한

각종 조치들에 하여 오리엔테이션을 받을 수 있다.

(3)정보제공을 하도록 선정된 사람이 건강상의 이유로 응답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응답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리인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보호시설,요양시설 는 유사한 집단시설가구(collectivehousehold)에 거주하여

본인이 직 답할 수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책임자의 이해를 구하여 리인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4)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한 리인의 성명은 조사표에 기입하지 않는다.

제7조 (비 수 안 조치 의무) (1)조사 실시를 임받은 사람과 부서들은

모두 수집된 정보에 하여 비 을 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2)상기의 사람과 부서는 수집된 자료를 안 한 장소에 보 하 는가를 확인하여

야 한다.

(3)민간조사기 의 자료공개 지와 안 조치 의무는 계약에 의하여 규정한다.

제8조 (정보의 이용) (1) 조사에 의하여 획득한 자료는 통계목 (statistical

purpose)으로만 이용되어야 한다. 외사항은 부칙에 정하는 것으로 한다.

(2)사업체 기업 등록 장에 하여,1993년 6월 30일 규정에 요구되는 정보는

이들 장을 추 하기 하여 필요할 수 있다.사업체 기업 통계조사는 이러

한 사 통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실시될 수 있다.

제9조 (개인자료의 달) (1)조사기 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조사에

서 얻은 개인자료를 통계활동(statisticalactivity)을 하는 민간기 ,공공기 그리

고 국제기구의 통계부서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a. 달되는 자료가 특정 개인을 가리키는 특징을 포함하지 않는다.

b.자료를 받은 사람이 그 자료를 제3자에게 달하거나 작업 후,그 자료를 반

납하거나 폐기처분하기로 합의한다.

c.필요한 안 조치를 취한다.

(1-추가)스 스 연방과 유럽연합 간의 통계분야 력에 한 2004년 10월 26일

정에 따라 개인자료를 공표하기 해서는 다음 규정이 용된다.

a.2003년 10월 31일 버 의 유럽연합 통계에 한 1997년 2월 17일의 시행령 번

호 332/97의 규정

b.2006년 7월 18일 버 의 학술연구 목 에 의한 비 수 자료에 근에

한 유럽연합 통계 시행령 번호 322/97를 시행하기 한 2002년 5월 18일의

시행령 831/2002의 규정

(2)조사기 은 비 수 조치가 마련되지 않거나 필요한 약정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방정부와 주 자치체 는 기 자치체의 통계부서에 개인자료의 특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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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달하지 못한다.

제10조 (결과의 공표)(1)조사결과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가구,기업 는 사업체

를 개별 으로 악할 수 없는 근 가능한 방식으로 출 되어야 한다.

(2) 외사항은 부칙에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 (자료의 폐기)(1)조사기 은 자료를 획득하여,정선․ 리 등을 실시하고,

그 자료가 장기 시계열을 확보하는데 필요하지 않으면,개인의 특성 변수(이름)와

조사표(surveyform)를 폐기처분한다.

(2) 외사항은 부칙에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 (비용분담)(1)연방정부와 필요한 경우 공동의 이해 계가 있는 단체는 조

사의 비와 실시,결과의 분석과 출 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한다.주 자치체

(canton)와 기 자치체는 연방정부에 한 력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분담한다.

(2)주 자치체와 기 자치체는 이 법의 제4조에서 정한 추가 인 조사로 발생하는

추가 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다른 방식의 비용부담에 해서는 부칙에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 (연방센서스의 우편요 )(1)연방센서스와 련하여,연방통계청은 다음 품

목의 우편요 을 책임지는 것으로 한다.

a.연방정부,주 자치체,기 자치체의 청 부서 간 최고 량 20kg품목의

운반

b.기 자치체의 청 부서와 그들에 의하여 임명된 센서스 원회와 장조

사원 간의 최고 량 5kg에 해당하는 품목의 운반

(2)주 자치체(canton)와 기 자치체는 연방통계청에 하여 연방센서스를 한 우

편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2 표본추출 장

제13조(a)(내용)스 스 연방통계청의 표본추출 장은 다음의 특성변수에 한

스 스 유선 화(fixedtelephonySwitzerland)고객자료를 포함한다.

a.성명 는 회사

b.주소

c. 화번호

d.(필요한 경우)통화 가능한 언어

제13조(b)(고객자료의 달)(1)스 스 텔 콤 서비스(universalservice)는 연방통

계청에 하여,비상호출의 경우 치 악(siteidentification)을 목 으로 하여 비

치하고 있는 고객자료를 있는 그 로 달한다.

(2)연방통계청은 공 화 서비스의 제공자( 화회사)와 합의하여, 화회사가 직

통화 가능한 언어를 제공할 것을 합의한다.

(3)연방통계청은 제공된 고객자료가 완 하고 업데이트된 것인가를 확인한다.

(4)연방통계청은 련 회사의 문제 을 보고하고, 화회사는 5일 이내(근무일을

기 으로 함)에 연방통계청에 직 정확한 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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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c)( 달일자와 형태)(1)고객자료는 매년 3월,6월,9월,12월의 마지막 토

요일 이후 5일 이내 (근무일을 기 으로 함)에 연방통계청에 달되어야 한다.

(2)자료는 부호화하여 안 한 형태로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하여 달되어야 한다.

(3)텔 콤 기본서비스에서 달되는 자료형태가 변하면,해당 회사는 즉각 으로

연방통계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d)(자료 달에 한 보상)(1)연방통계청은 매년 최고 8000 랑의 자료

달 실제비용(factualcost)을 텔 콤 서비스에 보상하여야 한다.

(2)연방통계청은 매년 최고 2000 랑의 통화 가능한 언어 달의 실제비용(factual)

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3조(e)(자료취 의 규정)연방통계청은 표본추출 장의 자료를 내부 으로 취

하는데 련하여 규정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4조(f)(표본의 달)(1)표본추출 장의 내용은 제3자에게 모두 달해서는

안 된다.

(2)표본추출 장에서는 화회사의 번호부에 실제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들의 자

료만 추출되며, 1998년 11월 25일 정부 행정기 규정 부칙에 의거하여 앙

연방정부의 행정부서와 연구기 만이 다음 조사에 하여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

다.

a.연방통계의 다년간 로그램의 일부를 이루는 통계조사

b.연방정부가 요구하는 통계조사

c.연방정부가 통계법 제3조 제2항(c)에 의하여 국가 으로 요하다고 단하

는 연구사업

(3) 화회사의 번호부에 실제로 등재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의 자료는 연방정부의

행정부서에만 허용되며,연방통계청과 한 력 계에 있는 자료수집과 다음의

각 사항에 하여 이용될 수 있다.

a.연방통계의 다년간 로그램의 일부를 이루는 통계조사

b.연방정부에 의하여 특별히 지정되어 있는 통계조사

제3 결론

제14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의 규정은 폐지한다.

(1)1986년 6월 25일 자연 인구증감(naturalpopulationchange)에 한 통계 규정

(2)1980년 11월 5일 연차별 인구규모에 한 연방통계 규정

(3)1985년 11월 27일 표본인구조사에 한 규정

(4)1990년 3월 12일 스 스 노동력조사(LaborForceSurvey)에 한 규정

(5)1984년 4월 18일 연방센서스에 한 규정

(6)1893년 11월 21일 연방 부채징수 산에 한 규정 (이 규정은 부채징수

산 통계와 련되는 것임)

(7)1982년 8월 25일 경기 단기 찰 통계조사(businessshort-term observation

andsurveys) 제5조-제12조 부칙

(8) 1989년 6월 28일 소비조사에 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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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92년 10월 5일 연방 가축센서스(federallivestockcensus)에 한 규정

(10)1988년 9월 7일 연방 돼지 센서스에 한 규정

(11)1999년 3월 11일 연방 과수나무 센서스에 한 규정

(12)1933년 10월 17일 스 스 통계의 실시에 한 규정

(13)1978년 11월 16일 보완 숙소시설에서의 통계에 한 규정

(14)1988년 2월 17일 직종별 연 에 한 통계조사의 규정

(15)1991년 10월 16일 스 스 건강조사에 한 규정

(16)1975년 6월 9일 학교통계조사의 실시에 간한 규정

(17)1992년 10월 5일 고등교육 연구에서 수집되는 통계에 한 규정

(18)1988년 5월 25일 교도소 수형자 통계에 한 규정

(19)1990년 10월 16일 시설명부,형벌,각종 조치 구류 집행에 한 규정

(20)연방 내무부에서 얻은 있을 재범/ 범자 분석 자료

(21)1991년 6월 26일 목재가공 통계조사에서 얻을 수 있는 통계조사

(22)1984년 3월 1일부터 사고보험(accidentinsurance)에 한 규정

(23)1979년 12월 19일 고드하드 터 (Gotthardroadtunnel)이 화물에 미치는

향조사에 한 규정

제25조 (효력의 발생)이 규정은 1993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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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스 연방센서스법

(SwissConfederateCensusLaw)

(2007년 6월 22일 공표,2008년 1월 1일 발효)

스 스 연방의회는 2006년 11월 29일의 연방정부2)의 법률제안을 검토한 후,연방

헌법 65조에 근거하여,다음과 같이 결의하 다.

제1 총칙

제1조 (원칙)(1)스 스의 인구구조와 사회발 에 한 자료를 연차 으로 는

그보다 짧은 시 을 주기로 하여 수집한다.

(2)수집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a.인구규모,인구구조,인구변동

b.가족,가구,주택상태

c.노동 경제활동

d.건강 사회 변수

e.교육 평생교육(continuingeducation)

f.인구이동

g.언어,종교,문화

h.교통 환경

i.건물,주택 통근 는 통학의 장소

(3)자료 수집은 가능한 한 공 등록부(officialregister)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4)공 등록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항목에 해서는,표본추출에 의한 통계조

사를 실시하여,그 항목을 집계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제2조 ( 상)센서스는 인구,가구,건물,주택에 한 조사로서 청,경제,학술연

구와 여타 련분야에서 통계자료를 획득하기 한 수단이며,이들은 다음 목 을

달성하기 한 기 가 된다.

a.정책목 의 장기 계획

b.정치 의사결정

c.학술연구

d.일반 의 정보기반

e.다른 통계의 생산

제3조 (기본골격과 조사항목)(1)연방정부는 센서스의 기본골격과 조사항목을 총

람(總攬,overview)의 형태로 규정한다.

2)보통 연방평의회(federalcouncil)로 불리며,스 스 연방정부의 7명으로 구성된 집행기구

로서,이들은 집단 으로 국가원수로 기능한다.연방평의회 체는 스 스 연방행정을 책

임지고 있지만,각 평의원은 7개의 집행부(환경․운수․에 지․통신,외교 재무,경제,

법무․경찰,국방․시민보호․스포츠,내무행정)를 장하고, 통령과 부 통령의 임무를

순번제로 번갈아 가면서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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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방정부는 해당 총람을 규칙 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3)연방정부는 사 에 주 자치체(canton)의 자문을 받고,그들과 력해야 한다.

제2 센서스의 구성요소

제4조 (등록부와 추출표본의 조사)(1)센서스는 공 등록부와 추출표본에 한

보완 인 조사로 이루어진다.

(2)이 법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공 등록부와 보완 인 표본의 조사에 의한 센서

스는 10년 동안 효력을 발생한다.

(3)연방정부는 센서스를 실시하기 하여,특히 다음의 역에 해서 상세한 규

정을 공표하여야 한다.

a.조사 상(surveyobject)

b.조사방식(surveymode)

c.개인식별번호(identifier)

d.품질보장조치(quality-protectionmeasure)

제5조 (공 등록부의 조사)(1)공 등록부의 조사에서는 인구통계,가구통계

건축물통계,주택통계의 자료를 생산하기 하여, 달방식 는 자료기억매체

(datacarrier)방식으로 달된 다음의 공 등록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a.연방,주 자치체(canton),기 자치체(community)의 표 화된 공 인구 장

(harmonizedofficialpersonsregister)

b.연방정부의 주택 건축물 장(housingandbuildingregisters)

(2)자료의 달은 다음 법률에 의거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a.2006년 6월 24일의 공 등록부 표 화 련법과 시행규칙

b.연방정부의 주택 건축물 장에 한 규정

(3)연방,주자지체,기 자치체 표 화된 공 인구 장이 공 등록부 표 화

련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해당 등록부를 리하는 부서는

표 화된 등록부와 일치하는 형태로 그 자료를 정해진 마감 일자에 송달해야 한

다.연방정부는 스 스 연방통계청에 행정자료의 표 화에 한 일체의 상세사항

에 한 지침의 공표를 임할 수 있다.

제6조 (표본조사)(1)표본조사는 과학 원칙에 따라 인구 는 다른 조사 상의

모집단에서 확률 으로 선택된 일부에 한 자료를 표 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

한다.

(2)조사는 다음 사항을 조사항목으로 포함한다.

a.구조 표본조사:연방정부의 주택 건축물 장이나 연방,주자치체,기 자치

체의 표 화된 공 인구 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조사항목

b.주제 표본조사:사회,인구,문화 역의 상이한 주제에 한 표본조사

(3)연방정부는 모든 표본조사에 하여,특히 다음 사항에 하여 상세한 규정을

공표하여야 한다.

a.조사 상

b.조사기

c.주기성

d.조사시

e.조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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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방법론

제7조 (표 로그램)(1)표 로그램은 연방정부에 의하여 규칙 으로 실시되

고 주 자치체의 시행령과는 독립된 공 등록부와 보완 표본의 조사로 이루어진

다.

(2)표 로그램은 스 스의 체 지역에서 실시된다.

(3)연방정부가 표 로그램을 정한다.연방정부는 센서스의 기본골격과 조사항목

의 총람과 동시에 표 로그램을 공표한다.

제8조 (추가 주문)(1)주 자치체는 스 스 연방통계청에 구조 표본조사와 주제

표본조사의 확 를 요구할 수 있다.확 된 주제 표본조사는 새로운 주제 역을

포함할 수는 없다.

(2)연방정부가 추가 주문이 있는 경우 자격, 할 역, 범 ,시 ,그리고 비

용과 주문자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한다.

(3)연방정부와 주문당사자인 주 자치체는 추가 주문에 하여 정을 체결한다.

제3 조사기

제9조 (1)조사기 은 연방통계청으로 한다.

(2)연방통계청은 조사를 제3자에게 탁할 수 있다.

제4 정보제공의무,자료이용,자료보호,자료공표

제10조 (정보제공의 의무)(1)구조 표본조사에서 조사 상으로 선정된 사람은 정

보제공의 의무가 부과된다.

(2)주제 표본조사에서 연방정부는 정보제공의 의무를 사 에 고지할 수 있다.

(3)자연인(naturalperson)은 자신은 물론 그가 법 으로 신할 수 있는 사람에

하여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4)조사 상자는 사실 로,정확한 시 에, 보상을 받지 않고,필요한 정보

를 제공하여야 한다.

(5)정보제공의 의무를 반하는 경우, 차가 주자치체의 법에 의거하여 진행된

다.

제11조 (비용부담의 의무)(1)조사표에 불완 하거나 부정확한 정보제공을 제공하

는 사람이나,조사표나 다른 서류를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시 에 제출하는

않은 사람은 할 청의 추가 인 노력에 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2)연방정부는 시간당으로 계산하여 비용부담액을 정한다.비용은 1000스 스

랑을 과할 수는 없다.

(3)표본조사나 련 서류의 조사항목에 한 정보를 제공할 치에 있지 못했던

사람들은 비용부담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12조 (자료 리,자료보호,비 수 조항)(1)스 스 연방통계청이 센서스 표

로그램의 자료를 리한다.

(2)추가 주문에 의한 자료는 연방통계청과 발주를 한 주 자지체가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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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다.

(3)공 등록부와 표본조사에서 인구센서스의 자료가 작성되면,그 자료는 익명화

조치를 하고,개인식별번호(personalidentifier)는 삭제한다.공 등록부 표 화

련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주소명부는 통계조사를 목 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4)인구센서스의 자료는 사 인 아닌 목 ,특히 학술연구,정책기획,통계작성을

목 으로 사용될 수 있다.센서스의 최종결과는 조사 상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범 에서만 공표가 가능하다.

(5)스 스 연방통계청은 자료보호,특히 정보제공의무가 있는 조사 상자의 권리,

자료획득 후 조사표의 폐기방식에 상세한 규정을 공표한다.

(6)인구센서스의 운 을 임받은 사람은 형법 제320조(직업상 비 수 의무를

반한데 한 형사 처분 조항)에 의거하여 직업상 비 수의 의무가 있다.

제13조 (상주인구 통계의 공표)연방정부는 4년마다 상주인구 통계를 확정하여 그

수치를 연방 보(federalgazette)에 공표해야 한다.상주인구 통계는 스 스 연방

의회 총선거 종료 이후 최 연도에 실시된 공 등록부의 수치를 핵심으로 한다.

제5 센서스의 비용

제14조 (센서스 비용)(1)연방정부는 표 로그램에 의한 인구센서스에 한 비

용,특히 장운 ,자료의 수집 분석,결과공표에 한 비용에는 책임을 진다.

(2)스 스 연방의회는 간단한 연방포고령으로 인구센서스에 한 경비부담

임을 정할 수 있다.

(3)추가 주문에 한 비용은 으로 발주 주자치체에 의하여 감당되어야 한

다.

제6 결론

제15조 (보완 법률)추가 으로,1992년 10월 9일의 연방통계법의 조항과 시행규칙

은 유효하다

제16조 (종 법의 폐지)1998년 연방센서스에 한 스 스 연방법은 폐지한다.

제17조 ( 행법의 변경)다음 연방법은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1.1976년 12월 17일 정치 권리에 한 연방법

제16조

.......

2.1992년 10월 2일의 연방통계법

제4조 제3항

.......

재18조 (경과규정)(1)이 법에 따른 최 의 스 스 인구센서스는 2010년부터 실

시한다.

(2)스 스 연방정부는 정해진 시 에 2010년 센서스에 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해

야 한다.해당 보고서는 조사 역별로 하나하나의 결과를 기술하고,센서스 방식의

변화가 가져온 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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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민투표와 효력의 발생)

(1)이 법은 선별 국민투표(facultativereferendum)3)에 부쳐질 수 있다.

(2)연방정부가 효력의 발생을 규정한다.

효력발생 일자:2008년 1월 1일

3)스 스에는 연방,주 자치체,기 자치체별로 국민투표에는 선별 사안과 의무 사안이

있다.선별 사안(optionalissue)에는 연방법이나 연방결의안,국제조약,국제기구가입,

법률개정이 있으며,5만 명이 이상 는 8개의 자치주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국민투표에 부의하여야 한다.반면,헌법의 개정이나 집단안보에 련된 국제기구의 가입

은 의무 사안(obligatoryissue)으로,반드시 국민투표에 부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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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스 연방 센서스 시행령

(OrderabouttheSwissConfederateCensus)

(2008년 12월 19일 공포,2009년 2월 1일 발효)

스 스 연방정부(FederalCouncil)는 2007년 6월 22일 연방 센서스법에 의거하여,

연방 센서스 시행령을 제정한다.

제1 총칙

제1조 (목 )본 시행령은 센서스 통계와 자료 수집을 규정하고,센서스를 실시하

는데 있어서의 기본원칙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개념)이 시행령에서 사용되는 개념은 다음과 같다.

(1)주(主)거주지(primaryresidence):2006년 6월 23일 공 등록부 표 화에 한

법률(registerharmonizationlaw)의 제3조 (2)항에 따라 주소(住所)를 등록한 자치

체(municipality)4)

(2)부(副)거주지(secondaryresidence):공 등록부 표 화에 한 법률 제3조 (c)

항에 따라 일시 으로 체류하는 자치체5)

(3)가구(家口,household):공 등록부 표 화에 한 시행령(orderonregister

harmonization)제2조 (1)항과 (2)항에 따른 일반가구(privatehouseholds)와 집단가

구(collectivehousehold)의 집합체 (참고:시행령에 의하면,일반가구는 “동일한 건

축물의 동일한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집합체”이고,집단가구는 “고령자를

한 요양시설,아동 청년을 한 집단교육훈련시설,기숙사 학교와 유스호스텔,

장애인을 한 시설,병원,휴양소 건강을 돌보기 한 시설,수형시설,비호(庇

護,asylum) 기자를 한 자치체 숙박시설,수도원 등의 종교단체 시설”을 가리

킨다)

(4)상주인구(常住人口,residentpopulation):주 거주지의 상주인구로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a)스 스 공 등록부(officialregister)에 신고되어 있는 스 스 국 의 소유자

(b)비호 기자를 제외한 외국 국 의 소유자로서,체류기간이 12개월을 과하

는 스 스 국내에 부거주지 는 주거주지를 둘 계획이 있는 장기체류자,단기체

류를 계획하지만 체류기간이 12개월을 과하는 사람

4)스 스 공 등록부 표 화 련법에 의하면,주 거주지(primaryresidence)는 “특정의

자연인이 그 장소를 생활의 근거지로 삼기 하여,지속 으로 거주할 의향을 가지고 체

류하는 자치체”라고 정의하고 있다.모든 자연인은 이 주거주지가 있는 자치제에서만

악되며,이 자치체의 청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오직 하나의 주거지를 둘 수 있도

록 되어 있다.

5)부 거주지(secondaryresidence)는 스 스 공 등록부 표 화 련법에,“지속 으로 거

주할 의향은 없지만,특정 목 으로 3개월 연속 는 연간 통산 3개월을 거주하는 자치

”라고 정의한다.교육기 는 학교 방문의 목 이나 교육기 ,요양시설,복지시설,

수형시설 등에서 특수 계인을 돌보기 한 목 으로 한 장소에 일시 으로 거주할 때,

그 지역을 부 거주지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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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총 체류기간이 12개월을 과하는 비호 기자

(5)비상주인구(非常住人口,non-residentpopulation):주 거주지의 비상주인구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a)비호 기자를 제외한 외국 국 의 소유자로서 12개월 미만의 단기체류 계획

이 있는 사람

(b)총 체류기간이 12개월 미만인 비호 기자

(6)부 거주지 상주인구(residentpopulationatsecondaryresidence):부 거주지 상

주인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a)스 스 국내에서 일시체류자로 신고한 사람

(b)스 스 국내에 거주하면서,스 스 국내에 주 거주지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

(7)연앙 상주인구(mid-yearresidentpopulation):한 해의 1월 1일과 12월 31일 상

주인구의 산술평균(arithmeticmean)

(8)연앙 비상주인구(mid-yearnon-residentpopulation):한 해의 1월 1일과 12월

31일 비상주인구의 산술평균(arithmeticmean)

(9)조사확 :조사표에 추가질문을 포함하지 않고,조사의 범 를 확 하는 것

제2 통계작성

제3조 (인구센서스의 통계)인구센서스에서 작성되는 통계는 다음 각 항을 포함한

다.

(1)기본통계(basicstatistics)

(2)구조통계(structuralstatistics)

(3)주제통계(thematicstatistics)

(4)구체 쟁 에 한 통계(statisticsonactualissues)

( 는 옴니버스통계[omnibusstatistics])

제4조 (인구와 가구에 한 기본통계)(1)인구와 가구에 한 기본통계는 다음 각

호의 역에 한 인구학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a)인구의 규모와 구조

(b)인구성장

(c)인구의 자연 변동(출생,사망)과 공간 변동(인구이동)

(d)일반가구와 집단가구의 규모 구성

(2)(1)의 각호에 해당하는 통계는 공 등록부의 집계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한

다.

제5조 (건축물 주택에 한 기본통계)(1)건축물과 주택에 한 기본통계는 다

음 각 호의 역에 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a)건축물 주택의 건축자재,건축연도 구조

(b)건축물 주택의 기반시설 기술 장비

(c)주택 리 주택상태

(2)(1)의 각 호에 해당하는 통계는 공 등록부의 집계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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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구조통계)(1)구조통계는 다음의 각 호에 하여,기 통계에 한 추가

인 정보를 포함한다.

(a)가족과 가구(familiesandhouseholds)

(b)거주상태(livingconditions)

(c)노동과 경제활동(workandeconomicactivities)

(d)교육 평생교육(educationandlifelongeducation)

(e)인구이동(migration)

(f)언어(language)

(g)종교(religion)

(h)통근/통학 운송수단(commutingandmodeoftransportation)

(2)(1)의 각 호에 해당하는 통계는 공 등록부와 구조 표본조사의 집계를 토 로

작성한다.

제7조 (주제통계)(1)주제통계는 기본통계와 구조통계를 심화하는 정보를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역에 하여 순환 으로 작성한다.

(a)가족 세 (familiesandgenerations)

(b)보건(health)

(c)교육 평생교육(educationandlifelongeducation)

(d)언어,종교,문화(languages,religion,andculture)

(e)통근/통학 운송수단(commutingandmodeoftransportation)

(2)(1)의 각 호에 해당하는 통계는 공 등록부와 주제 표본조사의 집계를 토 로

작성한다.

제8조 (옴니버스통계)(1)옴니버스 통계는 사회,정치,경제,과학 등의 역에서

구체 인 쟁 에 한 추가 인 정보를 포함한다.

(2)옴니버스 통계는 공 등록부와 옴니버스 표본조사의 집계를 토 로 하여 작

성한다.

제3 조사

제7조 (조사 로그램)(1)기본골격과 조사항목(조사 로그램)에 한 총람은 인

구센서스의 골격에 해서는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a.스 스 연방의 표 로그램 역의 조사

b.주 자치체의 표본조사 확 가능성

c.표 화된 핵심 조사항목

(2)스 스 연방통계청은 주 자치체와 력하여 조사 로그램을 확정하고, 로그

램을 변경할 때는 사 에 주 자치체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3)스 스 연방통계청은 이들 조사 로그램을 공표해야 한다.

제10조 (매칭키)(1)매칭키로는 개체식별번호(objectidentifier)와 표 화된 핵심

항목(harmonizedkeytopic)을 포함한다.이 매칭키는 개체 자료의 통합과 인구센

서스의 통계표 작성을 가능하게 한다.

(2)표 화된 핵심 항목은 모든 조사에서 정보가 제공되는 항목으로,특성별 인구

집단을 일의 으로 구분하고.확인하는데 사용한다.

(3)개체식별번호는 사회보장(SocialInsurance forthe Elderly and Berea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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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피보험자번호를 사용한다.이 번호는 상이한 자료원에서 특정 개인의 신분

을 일의 으로 악하는데 필요하다.

(4)건축물 식별번호와 주택 식별번호는 공 등록부 표 화에 한 법률 제6조

(3)-(4)항에 따라 다음의 각 호를 가능하게 하는 항목이다.

(a)스 스 내 건축,주택,가구의 식별

(b)건축물과 주택에 맞춘 인구와 가구의 정렬

제11조 (구조 표본조사)(1)구조 표본조사는 종이조사표나 인터넷으로 달되는

자조사표를 바탕으로 실시한다.

(2)이 조사에는 개인조사표(personschedule)와 가구조사표(householdschedule)를

사용한다.

(3) 상자는 자신의 주 거주지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

록 한다.

(4)조사의 상과 주기는 1993년 6월 30일 통계조사 시행령 부칙에 따라 정해진

다.

제12조 (주제 표본조사)(1)주제 표본조사는 컴퓨터의 지원에 의한 화면

(CAPI,computer-assisted personalinterviewing)에 의하여 실시한다.이 조사는

CAPI방식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는 종이조사표나 인터넷으로 달된 형

태의 자조사표에 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4)조사의 상과 주기는 1993년 6월 30일 통계조사 시행령 부칙에 따라 정해진

다.

제13조 (옴니버스 표본조사)(1)옴니버스 표본조사는 CAPI방식으로 진행한다.이

조사는 종이조사표나 인터넷으로 달된 형태의 자조사표에 하여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

(2)옴니버스 표본조사의 주제는 스 스 연방통계청가 정한다.

(3)스 스 연방정부가 추가 인 주제나 항목에 한 조사를 요구하면,연방통계청

은 인구센서스 표 로그램의 범 내에서 상응하는 수단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 주제나 항목에 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과학 연구단체는 연방통계청이나 정부의 부서와 공동으로 특정의 주제나

조사항목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한,센서스에서 그것에 한 특별취 을 요구

할 수 있다.

(5)조사의 상과 주기는 1993년 6월 30일 통계조사 시행령 부칙에 따라 정한다.

제14조 (품질 리 표본조사)(1)스 스 연방통계청은 기본통계의 품질을 확보하기

하여,표본추출에 의한 품질 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품질 리 표본조사는 조사표나 CAPI방식 는 개인면 을 통하여 실시한다.

이 조사는 연방통계청의 다른 표본조사와 결합하여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정보제공의 의무)(1)개별 인 표본조사에 한 정보제공의 의무는 1993

년 6월 30일 통계조사 시행령 부칙에 따라 정해진다.

(2)2007년 6월 22일의 호스트국가법(hoststatelaw)제2조 제2항이 정한 외교

특권,면책특권,면세특권 등 우 조치의 상자로 스 스 연방 외사과(foreign

affairsdepartment)에서 신원확인서(legitimationcard)를 발 받은 사람의 경우에

는 정보제공의무 조항에 하여 유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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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품질 리 표본조사에 해서는 제2항의 유 조치를 용하지 않는다.만약 품

질 리 표본조사가 연방통계청의 다른 표본조사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다른 표본

조사에 해서 정보제공의 의무를 용하지 않는다.

제16조 (정보제공의무의 반)(1)정보제공의무를 반하는 사람은 연방통계청이

서면으로 경고한다.

(2)정보추 에 소요되는 추가 인 노력에 하여 시간당 120 랑을 기본으로 하

여 그 비용을 산정한다.

(3)비용부담액은 자연인(naturalperson)은 물론 그가 법 으로 신하는 자연인에

해서도 징수한다.

(4)비용부담액을 납부한다고 해도,그것이 정보제공의무에 한 면책사유가 되지

는 않는다.

제17조 (종이 조사표와 자 조사표)(1)표본조사를 실시하기 한 종이 조사표는

폐쇄된 투를 사용하여 달되어야 한다.

(2)표본조사를 실시하기 한 자조사표는 인터넷을 사용하여 실시한다. 자조

사표는 상응하는 종이조사표와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표본조사를 자조사표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암호를 사용

하고 안 이 보장된 방식(crypticandsecureways)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제18조 (조사평가와 결과공표)(1)등록부조사에 해서는 매년 평가작업을 실시한

다.일차보고서는 늦어도 다음 해 8월 31일에는 공표하여야 한다.

(2)구조 표본조사에 해서는 매년 평가작업을 실시한다.일차보고서는 표본조사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3)주제 표본조사에 해서는 매년 평가작업을 실시한다.일차보고서는 표본조사

종료 이후 12개월 이내 공표하여야 한다.

(4)옴니버스 표본조사의 일차보고서는 표본조사 종결 이후 6개월 이내에 공표하

여야 한다.

제19조 (상주인구의 수치)스 스 연방통계청은 상주인구의 다음 수치를 공표하여

야 한다.

(1)상주인구

(2)비상주인구

(3)부거주지 상주인구

(4)연앙 상주인구

(5)연앙 비상주인구

제4 조사확

제20조 (연방과 주자치체의 동작업) (1)모든 주자치체는 자기 지역에 해서

연방통계청과의 력과 조사확 의 조정을 한 부서를 지정하고,이 부서를 연방

통계청에 통보한다.

(2)연방통계청은 주자치체를 기술면에서 지원한다.이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연방통계청은 1년에 한 번씩 주자치체의 해당부서를 청해야 한다.

제21조 (구조 표본조사의 확 )(1)스 스 주자치체는 연방통계청에 자신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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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일부에 하여 구조 표본조사의 확 를 주문할 수 있다.조사규모는 최고

2배로 확 가 가능하다.

(2)주자치체의 주문은 늦어도 기 일(12월 31일)1년 에 제출해야 한다.

제22조 (주제 표본조사의 확 )(1)주제 표본조사에 해서는 확 방식을 1993년

6월 30일의 통계조사시행령 부칙에 따라 정한다.

(2)주제 표본조사는 기본 으로 주 자치체 지역 체에서 동등하게 확 해야 한

다. 외는 1993년 6월 30일의 통계조사시행령 부칙에 따라 정한다.

(3)조사확 는 늦어도 조사개시 9개월 에 통계청에 주문을 완료해야 한다.

제23조 (옴니버스 표본조사의 확 )옴니버스 표본조사는 확 할 수 없다.

제24조 (조사확 의 비용)(1)조사확 에 따른 비용은 발주하는 주자치체가 부담

해야 한다.

(2)연방통계청은 발주하는 주자치체와 합의하여 확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제5 자료보호

제25조 (직무상 비 과 비 수 의무)(1)통계조사 업무를 임받은 사람은 구

나 직무상 비 을 수하고,조사 획득한 모든 정보와 조사문서 자료매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설해서는 안 된다.

(2)1992년 10월 9일의 연방통계법 제14조 (2)항에 따른 직무상의 비 수 의무

는 다른 청에 해서도 유효하다.

(3)직무상 비 을 반하는 경우,서비스 는 임 계가 종결된 후에도 처벌될

수 있다.

(4)조사업무를 임받은 사람은 조사문서와 자료매체의 안 한 운반과 안 한 보

에 필요한 한 기술 이고 조직 인 방안을 제공하여야 한다.

(5)연방통계청은 조사업무를 임받은 민간 조사기 이나 조직에 하여 문서로

비 유지와 비 수 의무를 인식시켜야 한다.

제26조 (익명화와 익명화)(1)조사항목과 개인특성에 한 자료에 해서는 개

인 목 으로 장하거나 처리할 수 없다.

(2)건축물과 주택에 한 자료는 스 스 연방정부의 건축물 주택 장이나 연

방법에 의거한 승인된 건축물 주택 장의 자료 품질을 개선하기 한 목 으

로 사용할 수 있다.

(3)직장 는 학교의 이름과 주소에 한 정보는 기업 사업체 장(business

andenterpriseregisters)의 품질을 개선하기 한 목 으로 사용할 수 있다.

(4)개인특성에 한 자료는 포 범 (coverage)를 확정하고,자료를 처리하기 한

목 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개인특성은 집계범 를 확정하는 목 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고,조사에 참여한 부서 간의 달은 가능하다.개인특성은 제3자에게 달

되어서는 안 되며,제3자가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해당 작업이 완료된 후

에는,개인특성은 삭제되어야 한다.

(5)개인식별번호(personalidentifier)는 익명화 조치를 거쳐야 한다.

(6)등록부 표 화에 한 법률(registerharmonizationlaw)제16조 제3항은 유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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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조사문서와 자료매체의 폐기)자료의 악과 리가 종결된 후에는 조사

기 은 조사문서와 자료매체를 폐기한다.

제6 결론

제28조 (종 법의 폐지)1993년 1월 13일의 2000년 연방 인구센서스 시행령은 폐

지한다.

제29조 (종 법의 변경)종 법의 변경은 부칙에서 규정한다.

제30조 (조사확 에 한 경과규정)(1)제21조의 조사확 에 해서는 2010년의

구조 표본조사는 2011년과 2012년에 확 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그 조사범 를

최고 4배로 확 할 수 있다.

(2)조사확 는 이 규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늦어도 1달 이내에는 발주되어야 한

다.

(3)2010년 1월 1일에 시작하는 주제 표본조사 마이크로센서스 통학/통근 운송

수단에 한 조사확 는 2009년 3월 31일까지 주자치체의 발주가 종료되어야 한

다.

제31조 (가구형성에 한 경과조치)(1)주민등록부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의 주민 모두에게 스 스 연방 주택식별번호를 할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가

구번호를 이용하여 가구형성 작업을 실시한다.

(2)등록부 표 화에 한 법률(registerharmonizationlaw)제4조 제(4)항의 가구

특성 분류표에 의거하여 가구번호를 할당한다.

(3)가구번호는 연방통계청에게 2010년 12월 31일부터 분기별로 여분의 자료를

달하여야 하며,주민등록부가 연방 주택식별번호를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할

당할 때까지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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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통계법

2003년 11월

목차

제1장 정의

제2장 네덜란드 통계국

제1부 기구 책무

제2부 리기구

제3부 직원

제3장 통계국장

제1부 기구 구성

제2부 임명 보수

제3부 책무,권한 수속

제4장 앙통계 원회

제1부 구조 구성

제2부 임명

제3부 책무,권한 수속

제5장 데이터의 획득,사용 제공

제1부 획득

제2부 데이터의 사용

제3부 데이터의 제공

제4부 행정처벌 주기 과료 납부 명령

제6장 보고,명령 감독

제1부 보고

제2부 명령 감독

제7장 재무 리

제1부 산

제2부 리 설명책임

제8장 련 법률의 개정 폐지

제9장 경과 규정 최종 규정

제1부 경과규정

제2부 최종규정

제1장 정의

제1조 이 법률에 해서,

a.장 이란 경제장 을 말한다

b.CBS는 네덜란드 통계국을 말한다.

c.국장이란 통계국장을 말한다.

d.CCS(CentralCommissionforStatistics)는 앙통계 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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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네덜란드 통계국

제1부 기구 책무

제2조 1.네덜란드 통계국(CBS)라 불리는 조직이 존재한다.

2.CBS는 법인(legalperson)으로 한다.

제3조 CBS는,정부의 행정,정책 조사연구를 해 통계조사의 수행 그것에

기 하여 작성되는 통계의 공표를 그 임무로 한다.

제4조 CBS는 국가기 으로서 유럽연합 통계(EuropeanUnionStatistics)의 작성에

책임을 진다.

제5조 1. CBS는 수시로 제3자를 한 통계업무를 행할 수 있다.이 업무는 시장

의 정한 기능의 유지에서부터,민간의 유사 서비스 제공과 경합하는 것이 있어

서는 안 된다.

2. (경제)장 은,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의 리를 해서 추가 인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2부 리기구

제6조 CBS는,다음의 두 가지 리조직을 유지하도록 한다.

a.제8조에서 규정된 통계국장

b.제20조에서 규정된 CCS

제3부 직원

제7조 1.정부의 각 부처에서 임용되는 공무원의 법 지 에 용되는 규칙은,

CBS가 고용하는 직원에 용 할 수 있도록 한다.이것들의 규칙에서 규정되는 권

한은,그 제정권한이 여왕폐하 내지 내무장 ,국무장 에게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통계국장에 의해 행사되는 것으로 한다.그 권한이 내무장 ,국무장 의 의

에 의해 행사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규칙에 해서는,(경제)장 과

의하여 그 권한은 행사되는 것으로 한다.

2.제1항의 규정은,칙령에 의해 무효화 할 수 있다.

제3장 통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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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기구 구성

제8조 1.CBS는,통계국장명으로 국장이 리하는 것으로 한다.국장은,(경제)장

의 리 아래 있는 공무원이지 않아도 좋다.

2.(경제)장 은 국장의 리에 한 규칙을 정하도록 한다.

제2부 임명 보수

제9조 1.국장의 임명,직무정지 해직은 (경제)장 이 행한다.

2.국장은,그 지 에 해 당하지 않거나 혹은 임자가 아닌 경우 는 해당개

인에 하여 그 밖에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CCS( 앙통계 원회)와

의 의에 의한 직무정지 혹은 해직할 수 있다.국장은 사직 할 수 있다.

제10조 1.국장은,7년을 과하지 않는 임기로 지명되며,3년을 넘지 않는 범 에

서 1회 한정으로 재임할 수 있다.

2.국장의 지 가 공석이 된 경우,CCS( 앙통계 원회)는 그 지 의 후보자를 (경

제)장 에게 추천하도록 한다.

제11조 1.국장은,그 임무의 한 수행 혹은 그 독립성의 유지 는 그 독립성

에 한 신뢰의 견지로부터 바람직하지 않은 다른 어떠한 부차 임무도 갖지 않

도록 한다.

2.국장은,그 지 에 의해 발생하는 다른 어떠한 부차 임무를 수락하는 경우에

도,(경제)장 에게 신고하도록 한다.

3.국장에 의해 그 지 에 의한 이외의 모든 부차 임무는,개시되지 않으면 안

된다.개시는,부차 임무 일람을 작성해,CBS (경제)장 에 의한 심사에 제공

하는 것에 의해 행하도록 한다.

제12조 1.국장은 유 으로 한다.

2.(경제)장 은 국장의 법 지 를 결정하도록 한다.

3.국장은, 여 그 지 에 하는 특별지출의 변제 이외에는 CBS로부터 어떠

한 소득도 얻어서는 안 된다.

4.국장에 한 정보는,제53조에서 규정된 네덜란드 민법 제2권 제383조의 규정

을 용하는 연차보고서에 의해 공표 하도록 한다.

제3부 책무,권한 수속

제13조 1.국장은,CBS의 리에서 책임을 지도록 한다.

2.국장은 법 그 외의 면에서 CBS를 표 하도록 한다.

제14조 1.국장은 CBS가 후년 다음에서 수행하도록 되는 활동의 개요를 기록한 다

년간계획을 어도 5년에 한번 책정 하도록 한다.

2.다년간계획에는, 장기 과제의 기술,그 수행을 한 정책의 개요 목 달

성을 한 재정 조직 조건에 해서도 포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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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1.국장은,매년,다음 해를 한 작업계획을 책정 하도록 한다.국장은,

기간 에 작업계획의 수정을 행할 수 있다.

2. 업계획에는,사용 가능한 자원의 범 내에서 해당년도에 CBS가 수행하는 활

동을 기술하도록 한다.

3.작업계획에는,통계가 유럽 공동체 는 다른 법령에 의한 것으로 되어있는 것

에 계없이,행정,정책 조사연구에 한 통계의 의무에 한 기술,각하된 통

계를 한 가장 요한 요구사항에 한 설명 통계에 한 경비 그리고 발

생하는 수익에 한 것을 포함하도록 한다.

제16조 1.국장은 다년간계획 작업계획을 11월1일 이 에, 는 작업계획의 수

정에 해서는 그 사이에 채택을 해 CCS에 제출 하도록 한다.

2.이것들이 CCS에 의해 채택 된 경우,국장은 다년간계획,작업계획 작업계획

의 수정안에 해,그것들이 유효한 기간을 통해,CBS에 해 사열할 수 있도록

한다.국장은 네덜란드 정부 보에 의해,그것들이 사열 가능한 취지를 공고 하도

록 한다.

제17조 1.CCS는,12월 1일 이 에 다년간계획을 (경제)장 에게 송부하도록 한다.

2.(경제)장 은,그 계획의 송부를 받고 6개월 이내에,내각의 견해를 포함하여 결

정된 다년간계획을 수행하고 재정 ,조직 조건에 한 자신의 견해를,국장,

CCS( 앙통계 원회) 의회 하원에 해 통보 하도록 한다.(경제)장 은,자신

의 견해의 기사를 정부 보에서 공표 하도록 한다.

제18조 국장은,작업계획 다년간계획에 포함되는 조사의 수행방법 그것들의

결과의 공표방법을 결정하도록 한다.

제19조 국장은 그 직무에 해 (경제)장 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그것에 동의 하

도록 (경제)장 에 해 승인을 요청 한다.법률에 반하는 경우 는 국장이 그 직

무권한이 책무의 한 수행의 방해가 된다고 본 경우,(경제)장 은 그것에의 동

의를 삼갈 수 있다.

제4장 앙통계 원회

제1부 조직 구성

제20조 CBS는 CCS( 앙통계 원회)의 리도 받도록 한다.

제21조 1.CCS는, 원장 6명 이상 10명 이내가 되는 짝수의 다른 원으로 구

성되도록 한다. 원장 그 외의 원은,(경제)장 의 리 아래에 있는 공무원

일 필요는 없다.

2.사무국장은 CBS직원으로부터 국장이 CCS 원장과 의하여 지명 하도록 한다.

사무국장은 CCS의 원은 아니다.

3.사무국장은 CCS의 조직 아래에 있는,그 업무에 해 CCS에 해서만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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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제2부 임명

제22조 1.CCS의 원장 다른 원은,(경제)장 에 의해 임명,직무정지 해

직되도록 한다.(경제)장 은 부 원장을 지명 하도록 한다.

2.공석이 생긴 경우,CCS는 후보자를 (경제)장 에게 추천 하도록 한다.

3. 원은,그 지 에 해 해당하지 않는 혹은 임하지 않는 경우 는 해당개인

에 해 그 외 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은,직무정지 아니면 해직 되도록 한다.

원은 사직 할 수 있다.

제23조 1.CCS의 원은,4년을 넘지 않는 범 로 지명되도록 한다. 원은 한번

에 한하여 재임될 수 있다.

2. 원이 임기도 에 사임한 경우,그 공석을 채우기 해 지명된 원은 임자

의 임기가 끝나는 시 에서 임기로 종료되도록 한다.그자는 즉시 재지명 되는 자

격을 갖도록 한다.

제24조 1.CCS의 원은 정보를 얻을 자격이 있다.

2.(경제)장 은 그 정보를 결정하도록 한다.

3.CCS의 원은 정보 그 지 에 한 특별지출의 변제이외에는 CBS로부터 어

떠한 소득도 얻어서는 안 된다.

4.CCS의 원에 한 보고서는 제54조에서 규정되어 네덜란드 민법제2권 제 383

조의 규정을 용하는 연차보고서에서 공표하도록 한다.

제3부 책무,권한 수속

제25조 CCS의 책무는 이하의 내용 로 한다.

a.행정,정치 학문의 니즈에 응해 정부를 한 통계정보의 정비의 진.

b.정부를 해서 공표된 토계의 정확성 환 성의 진.

c.CBS의 다년간계획 작업계획의 평가.

d.기업 조직에 있어서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 하도는 방법으로 CBS는 데이

터의 획득을 행하는 것.

e.시장의 정한 기능의 견지로부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부터,CBS

가 제3자를 해 행하는 통계업무가 유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업자와

경합 하지 않도록 하는 것.

f.통계목 는 과학 연구를 한 데이터의 제공 면에서의 국장의 권한행사

의 감시.

제26조 1.CCS는 그 수정과 같이 (경제)장 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리규칙을 책

정하도록 한다.

2.법률에 반하는 경우 는 CCS가 그 직무권한의 한 수행에 방해가 되면,

(경제)장 이 확인한 경우,동의는 삼가 할 수 있다.

3.CCS는 어도 1년에 4회 개최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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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어느 장 도 최 에 CCS와 의하는 차를 진행하지 않고,신규 통계작

성을 요구 하거나 재 진행 의 통계작성의 변경을 행해서는 안 된다.

제28조 CCS는 그 임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해 제3자에게 직

할 수 있다.

제29조 1.CCS는 특정의 결정 임무에 한 비작업을 원 그 외의 소 원회

는 국장에게 임할 수 있다.

2.제24조는 CCS의 원이 아닌 소 원회 원이 용 되도록 한다.

제30조 긴 한 경우,CCS의 원장은 작업계획의 수정에 해 제 16조 제1항에서

규정한 CCS의 권한 제 27조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31조 CCS 는 CCS로서 발행된 문서에는 원장 사무국장이 서명 하도록

한다.

제32조 CCS의 결정은 원의 다수결로 한다.

제5장 데이터의 획득,사용 제공

제1부 획득

제33조 1.국장은 아래의 모든 기 이 법에 기 한 업무수행에 해 보유하는 등

록 데이터(registerdata)를 통계목 을 해 사용 하는 권한을 갖는다.

a.아래의 조직 그 부국

1. 앙정부

2.주

3.지방정부

4.지역수사국

5.합동규정법에 의해 설치된 공 기

b.헌법 제134조에서 규정된 공 기

c. 앙정부클래스의 자치기

2.국장은 CCS와의 의에 의해,법에서 규정되거나 법에 따라서 수행된다. 는

액 혹은 일부를 직 혹은 간 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자 는 법이 부과하

거나 법에 따라서 징수되는 액에 의하여 자 을 제공받는 칙령에 의해 지정된

법인이 보유하는 등록 데이터에 해서도 사용 권한을 갖는다.

3.제1,2항에서 규정된 방법에 의해 필요한 데이터를 획득할 수 없었던 경우,국장

은 CCS와의 의에 따라서,칙령에 규정된 데이터를 칙령에 규정한 기업,자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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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직 법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4.국장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제1항에서 규정된 조직,부국,공 기 자

치기 ,제2항에서 규정된 법인 제3항에서 규정된 기업,자 업자,조직 법

인은 이것들의 각 항에서 규정된 데이터를 칙령이 정하는 기간 안에 무상으로 제

공하도록 한다.이 경우, 련 의무가 국제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비

수 의무는 행사되지 않는다.

5.제3항에서 규정된 데이터가 네덜란드의 은행부문과 련하여 그것을 네덜란드

은행이 독자 인 업무의 하나로 수집하는 경우,이것들의 데이터는 네덜란드 은행

과의 의를 통하여 네덜란드 은행을 통하여 입수되도록 한다.네덜란드은행 부분

에 련되는 그 외의 데이터는 네덜란드 은행과의 의를 통하여 입수가 가능하도

록 한다.

제34조 국장은 국세징수법 제47조 3항에서 규정된 과세,사회보장번호를 등록시스

템에 입력해 그것들을 통계목 으로 사용할 수 있다.국장은 등록시스템에서의 사

용이 허가되어 있는 범 에서,과세 사회보장번호를 개인 는 기 과의 연락

업무에 사용 할 수 있다.

제35조 국장은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DataProtectionAct)제16조에서 규정된

개인 데이터를 통계목 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36조 국장의 본인의 책무의 한 수행과 련하여,법인 기업,자 업자

조직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데이터 획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장하

여야 한다..

제2부 데이터의 사용

제37조 1.이 법의 이행에 련되는 책무의 수행에 해서 국장이 입수한 데이터

는 오로지 통계목 을 해 사용하도록 한다.

2.제1항에서 규정한 데이터는,CBS의 책무의 수행에서 종사하는 이외의 어떠한

자에게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

3.제3항에서 규정한 데이터 내에,기업 는 조직에 련한 것에 해서,해당 기

업 는 조직이 공표에 어떠한 반 도 하지 않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개인,가구,기업 혹은 조직에 해서,그로부터 어떠한 식

별 가능한 데이터도 얻을 수 없는 방법으로 제공해야 마땅하다.

제38조 행정사무에서 용되는 련규칙에서 규정되어 있듯이,국장은,자신이

리 하는 데이터가 분실 혹은 손상을 입지 않기 해 보호조치 허가 없는 조사,

변경 제공을 방지하기 해 필요한 기술 ,조직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제3부 데이터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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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1.제37조의 규정에도 상 없이 데이터의 제공이 공동체통계(community

statistics)의 작성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국장은 데이터를 공동체 통계기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가통계기 에 제공하여야 한다.

2.데이터가 공동체 아닌 유럽연합가맹국의 국가통계기 에 제공되는 어떠한 다른

것의 경우에도,국장은 비 보호데이터의 물리 유통 면에서의 보호를 해

모든 필요한 행정 ,기술 는 조직 조치를 얻어,공동체통계 국가통계의

제공에 있어서 모든 법한 공표 는 통계목 이외의 사용을 확실히 방지 하도록

한다.

제40조 1.제37조의 규정에 계없이,국장은,1994년 국제 융 계법(Foreign

FinancialRelationsAct)의 이행과 련되어,오로지 통계목 을 해서 네덜란드

은행에게 데이터를 제공 할 수 있다.

2.제1항에서 규정된 데이터는 재무장 과 의하고 CCS에 보고함으로써. (경제)

장 이 정한 규칙으로 지정되도록 한다.

3.네덜란드은행은,제1항에 의거해 제공을 받은 데이터에 해,1994년 국제 융

계법에 련한 활동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4.( 융서비스)특례거래공개법(Disclosure of UnusualTransactions (Financial

Services)Act)제17a조는,이것들의 데이터에 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41조 1.국장은 제3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요청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련

데이터로부터 개인,세 ,기업 는 조직이 특정되지 않는 한 조치를 취하여,

통계 는 학술연구 목 으로 데이터를 제2항에서 규정한 조직 혹은 기 에서 제

공하거나 그것들에 근하는 것을 허가 할 수 있다.

2.제1항에서 규정한 데이터의 제공을 받거나 그것들에의 근할 수 있는 기 은

아래와 같다.

a.고등교육연구법에서 말하는 학

b법률에 의해 설치된 학술연구를 목 으로 하는 조직 기

c.법률 는 법률에 기 해 설치된 통계부서

d.유럽연합 통계청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가통계기

e.연구부서 CCS가 인정하는 그 외의 부서,조직 기

제42조 국장은 데이터가 통계 는 학술연구 이외의 목 을 해 사용되지 않는

충분한 조치를 신청자가 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만,제41조에서 규정된 신청을

허가하도록 한다.

제42a조 1.제37조의 규정에고 불구하고,국장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과학 연

구의 상이 된 개인에 해 매장(埋葬) 화장(火葬)에 한 법률(Burialsand

CremationAct)제12a조에 의거 CBS가 통계작성을 해 수집한 데이터를 생분

야의 학술연구 목 으로 제공 할 수 있다.

2.국장은 해당개인이 데이터 제공에 명시 으로 동의하고 있는 경우,혹은 해당

개인이 데이터의 제공에 명시 으로 동의하지 않아도,데이터의 청구자가 아래의

사항을 충분히 표명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제1항에서 규정한 요청에 동의하도록

한다.

a.해당 개인에 해 생존 의 동의요청이 합리 으로 가능하지 않았거나 합리

이지 않았던 것.

b.해당 개인이 생존 에 자신의 개인 데이터를 학술연구 목 으로 처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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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것.

c.연구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

d.연구가 그 데이터 없이는 수행 할 수 없는 것

e.연구가 그것에 해 합리 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그 외의 어떤 요청에도 합치

하는 것

3.국장은,제1항에서 규정한 데이터의 제공에 해 추가 으로 조건을 부가 할 수

있다.

4.제41조 제2항 제42조를 용하는 것으로 한다.

5.(경제)장 은,제1항에서 규정된 권한에 해,CCS 데이터 보호국의 의견청

취 에,건강,복지,스포츠 장 과의 의에 의해,추가 인 규칙을 제정 하도록

한다.

제4부 행정처벌 정기 과료 지불명령

제43조 1.국장은,제33조 제2항에서 규정된 법인 제33조 제3항에서 규정된 법

인 기업,자 업자,조직이 그들의 각항에서 규정된 데이터를 면 으로 제공

하지 않거나 기한 안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5000유로 이하의 과료를 부과할 수

있다.

2.CBS는 과료를 부과하는 권한을 갖는다.

3.과료를 부과하는 권한의 행사에 있어서,(경제)장 은 법무장 과의 의에 따

라 별도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44조 과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합리 으로 결론이 내려질 수 있는 자의 행동에

해서는,그 행동에 하여 어떠한 설명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그 자는 구두로

정보 제공 요구를 받는 것에 앞서 이것에 한 통고를 받는 것으로 한다..

제45조 1.국장이 과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과료를 부과는 이유를 당사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2.일반 행정법(GeneralAdministrationAct)제4조 제1항,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국장은 당사자에게 과료의 부과에 앞서, 당한 기간 안에 구두 는 문서로

그자에게 소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다.

제46조 국장은 정보의 제공 는 정보의 면 혹은 기간 안의 제공을 행하지 않

은 것에 있어 당사자가 자신의 과실이 아니라는 을 입증했을 경우,과료를 부과

해서는 안 된다.

제47조 1.국장은 명령으로 과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2.명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a.행정처벌이 부과되는 행동 반한 규칙.

b.과료의 액수

c.과료의 지불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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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상고기한이 종료되기 이 이나 상고가 수되어,그에 한 결정이 이루어

질 때까지는 과료를 부과한 명령의 집행을 보류하는 것으로 한다.

제49조 1.과료는 그것을 부과하는 명령의 발효일로부터 6일 이내에 지불 하도록

한다.

2.과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과료액과 독 비를 2주 이내에 지불하는

취지의 독 장을 당사자에게 발송한다.

3.제2항에서 규정된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국장은 집행 장에 따라,

과료,독 비 징수비를 징수 할 수 있다.

4.집행 장은 과료 징수를 담하는 행정 에 의하여 집행되며,민사소송법

(CodeofCivilProcedure)제2권에서 말하는 효력을 발생 한다.

5.집행 장에 한 상고는 CBS에의 소환자의 송부일로부터 6주 안에 할 수 있다.

6.상고가 제기되면,집행 장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한다.법원은 CBS의 요청에 따

라 집행 장의 집행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제50조 과료의 부과에 련된 활동은 당사자의 반을 입건하거나 반에 련된

조사에 여하지 않는 자가 집행하도록 한다.

제51조 국장은 제33조제3항에서 규정된 기업,자 업자,조직 법인이 같은 항에

서 규정된 데이터의 제공 혹은 면 는 기한 내 데이터의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행정처벌 신에 과료의 주기 납부를 명할 수 있다.행정처벌과 과료의 주

기 납부를 동시에 부과 할 수 있다.

제52조 1.국장에 한 데이터의 제공에 한 규정을 과료의 주기 납부명령에

부가할 수 있다.

2.명령은 국장이 결정을 내린 후 2년을 넘지 않는 범 에서 효력을 갖는다.

3.일반 행정법 제 5:23조 제4항 제5항 5:33조 제1항 5:35조를 용한다.

제6장 보고,명령 감독

제1부 보고

제53조 1.국장은 매년 보고서를 작성한다.

2.연차보고서는,직무의 수행 상황 본법 해당법칙이 보고의 작성을 특히 의

무 짓지 않는 그 외의 법률의 행정에 한 정책에 해 기재하도록 한다.연차보

고서는,품질 리에 한 정책에 해서도 기재하도록 한다.

3.연차보고서는 한 국장에 의한 데이터 취 에 해 그 해에 기업 는 조직에

해 주어진 업무부담,국장이 제36조에 따라서 행한 조치 업무부담의 삭감 정

도를 기재하도록 한다.

4.연차보고서는,승인을 해 3월 1l일 이 에 CCS에 제출하도록 한다.CCS는 4

월1일 이 에 (경제)장 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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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1.CCS는,매년 매차보고서를 작성 하도록 한다.연차보고서에는,직무의

수행상황 정책에 해 기재하도록 한다.연차보고서에는 품질 리에 한 정책

에 해서도 기재하도록 한다.

2.연차보고서는,4월1일 이 에 (경제)장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제55조 (경제)장 은,제52조 제 54조에서 규정된 연차보고서의 서식에 한 규

칙을 정할 수 있다.

제56조 1.국장은,제53조에 따라 CCS가 승인한 연차보고서 제54조에 따라 (경

제)장 이 승인한 연차보고서를,8주안에 CBS에 해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국

장은 이런 것을 네덜란드 정부 보(NetherlandsGovernmentGazette)로 공지하도

록 한다.

2.(경제)장 은,연차보고서를 속히 네덜란드의회 상하원에게 제출 하도록 한다.

제56조 1.직무의 수행 권한의 행사에 해,국장 CCS는 이하의 것에 책임

을 갖는다.

a.그것들의 한 비 실행

b.사용한 수단의 질

c.그들과 을 갖은 개인 기 에 해 한 조취

d.표명된 이론 불만에 해 한 조취

2.국장 CCS는 그들과 을 갖은 개인 조직이 작업방법 수단에 해

개선제언을 실시하도록 방책을 강구한다.

3.국장 CCS는 제53조 제54조에서 규정된 연차보고서에 해,제1항 제2

항의 수행을 해 했던 것을 모두 보고를 하도록 한다.

제57조 1.국장 CCS는,요청이 있는 경우에 (경제)장 이 책무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 하도록 한다.(경제)장 은,책무의 수행을 해 합리 으로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업무데이터 문서의 열람을 요청 할 수 있다.

2.제1항에서 규정된 정보를 제공 하는 경우,국장 CCS는,필요한 경우에는 어

떤 정보가 비 정보인지를 밝히도록 한다.이 은닉성은,정보의 성격 는 자연인

는 법인이 은닉을 조건으로 제공 한 것인가에 기인한다.

3.(경제)장 은,제1항에서 규정된 정보의 제공에 해 추가 인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2부 명령 감독

제58조 1.(경제)장 은,국장 CCS의 결정을 실효시킬 수 있다.

2.실효 결정의 공고는,네덜란드 정부 보로 공고 하는 것으로 한다.

제59조 1.(경제)장 은,국장 는 CCS가 그 직무를 보지 않는다고 보았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긴 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제)장 이 기한을 정해 그 조직체에 해 직무의

한 수행의 기회를 부여한 경우,그간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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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제)장 은,제1항에서 규정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속히 상하양원에게 통지

하도록 한다.

제7장 재무 리

제1부 산

제60조 이 법의 집행에 한 직무의 수행비용은,제3자를 한 통계업무의 수행경

비를 제외하고,정부 산으로 한다.

제61조 1.국장은 매년 산을 책정 하도록 한다.

2. 산에는 해당연도의 정부 산을 포함한 액에 한 (경제)장 에의 제안을 포

함하도록 한다.

제62조 1. 산은 자산 부채 추정액, 투자목 의 지출 추정액,수입 지출

추정액을 포함하도록 한다.

2. 산의 각 항목에는,각각 별도의 설명 주석(註釋)이 부가되어야 한다.

3.설명주석에는 법이나 법의 운용에 한 업무의 수행에 계하는 산항목

그 외의 활동에 한 것이 표시되도록 한다.

4. 산에 련된 활동이 사 에 집행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 산에는 해당 연도

의 산과 직 승인된 연간재무제표와의 비교를 포함한다.

제63조 (경제)장 은 산의 형식에 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64조 1.국장은 2월1일 이 에 CCS에 산을 제출 하도록 한다.

2.국장은 CCS와 의 하에 산을 결정 하도록 한다.

3.국장은 4월1일 이 에 (경제)장 에게 산을 제출 하도록 한다.

제65조 1. 산의 결정에는 (경제)장 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한다.

2.법률 혹은 공공의 이익과 합치하지 않는 경우 는 정부 산에 포함되도록 해

서 제안된 액의 규모에 해 (경제)장 이 동의 하지 않는 경우,그 승인은 유도

될 수 있다.

제66조 연간 실 과 산의 차액 혹은 수지에 한 차이가 발생하거나 는

발생할 험성이 있는 경우,국장은 CCS (경제)장 에 해 차이의 원인의 설

명을 교부해 속히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2부 리 설명책임

제67조 1.국장은 재무장 의 당좌계정으로 CBS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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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장은 이 법의 이행업무를 수행하기 해 재무장 의 당좌계정에 자신이 보유

한 자 을 사용 할 수 있다.

3.재무장 은 이 안에서 규정된 당좌계정잔고에 해 지불 는 청구를 한 리

에 해 국장과의 의를 통해,(경제)장 과 의 하여 규칙을 정하도록 한다.

4.재무장 은 이 항에서 규정된 당좌계정의 운용에 한 청구는 하지 않도록 한

다.

5.국장은 이 법의 이행을 한 임무수행에 투자가 필요한 경우,투자자 의 확보

를 해 (경제)장 의 승인 보증을 조건으로 해,재무장 에 의한 출을 받을

수 있다.

6.재무장 은,제1항에 해 (경제)장 과의 의에 따라 추가 인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68조 국장은 아래 행 를 해서는 (경제)장 에 의한 사 동의를 필요로 한다.

a.법인의 조직 는 법인에의 참가

b.등록자산의 소유권의 획득,처분 는 부담

c.등록자산의 취득,처분 혹은 부담 는 등록자산의 출 는 리스를 해 계

약 체결 는 계약의 종료

d.여신(与信) 는 출계약의 체결

e.제3자의 부채를 한 보증을 포함한 신용보증을 CBS가 행한 경우 는 보증

인 혹은 공동 주요채무자 는 제3자에 의한 보증을 CBS가 할 때 정의

체결

f.제69조에서 규정한 평 화 비 이외의 자 비비 창설

g. 산 신청 는 지 유 신청

제69조 1.국장은,평 화 비 을 마련하도록 한다.

2.실물자산과 실물부채의 차액은,평 화 비 의 변 는 처리하도록 한다.

3.평 화 비 으로부터 얻은 이자는, 비 에 추가 되도록 한다.

제70조 1.국장은 매년 재무연례보고를 작성하도록 한다.

2.국장은 3월1일 이 에 재무연례보고를 CCS에 제출하도록 한다.

3.국장은 CCS와의 의에 따라 재무연례보고를 채택하도록 한다.

4.국장은 4월1일 이 에 재무연례보고를 (경제)장 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제71조 1.재무연례보고의 채택의 결정은 (경제)장 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2.법률 는 공익의 이익과 합치 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승인이 유보 되는 경우

가 있다.

제72조 1.네덜란드 민법(CivilCode)제2권 제9편은 재무 리 년의 집행상황

을 설명하는 재무연례보고의 내용에 가능한 한 용되도록 한다.

2.재무연례보고는 네덜란드 민법 제2권 제393조 제1항에서 규정 된 국장이 지명

한 회계사가 발행하는 정확하고 공정한 상황을 기재한 정보를 첨부하도록 한다.

회계사의 지명에 있어 국장은 (경제)장 이 그 요청에 의해 회계사의 감사업무를

감시하는 것을 규정 하도록 한다.

3.제2항에서 규정된 정보는 CBS에 의해 자 의 합법 인 조달 지출에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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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한다.

4.회계사는 제2항에서 규정된 보고에서 CBS의 리 조직이 효율성의 요건을

충족 하고 있는가에 해 자신의 소견에 한 보고를 첨가할 수 있다.

제73조 (경제)장 은,재무연차보고의 형식 감사에 있어 감사해야 할 사항에

한 규칙을 제정 할 수 있다.

제8장 련 법률의 개정 폐지

제74조 1994년 국제 융 계법 제8조는,이하와 같은 수정을 하도록 한다.

1.제1항의「본법에 따라서 제공되었다」에 이어 “ 는 네덜란드 통계법 제40조에

따라 얻어진”이라는 구 을 삽입 하는 것으로 한다.

2.제2항의 말미에서 다음 내용의 문장을 추가 하도록 한다.

최 의 문장은,“네덜란드 통계법 제40조에 따라 획득된 데이터에 용된다.개인

이 식별 가능한 데이터는,국장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통계이외의 목 으로

제공 될 수 있다”.

3.제2항의 뒤에 다음의 내용의 항을 새롭게 추가 하도록 한다.3.제1항의 규정에

계없이 가이드라인,지시 그 외의 ECB에 해 구속력을 갖는 규정을 충분히

참고한 에,네덜란드 은행은 네덜란드 통계법 제3조에서 규정된 책무의 수행을

해,본법에 따라 획득한 데이터를 네덜란드 통계국에게 제공 하는 권한을 갖는

다.

제74a조 1996년 산업등록법(CommercialRegisterAct)제15조에서 다음의 내용의

항을 추가 하도록 한다.

3.제1항에서 규정된 요 의 지불의무는,통계국장이 네덜란드 통계법 제33조 제4

항에 따라 데이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용 되지 않는다.

제75조 정확한 경제통계의 획득방법을 규정한 1936년 12월28일의 법(법률,명령,

포고집제639DD)는 폐지한다.

제76조 CBS(통계목 을 한 데이터제공)법은 폐지한다.

제77조 앙통계국 앙통계 원회의 운 에 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9장 경과규정 최종규정

제1부 경과규정

제78조 1.CBS민 화의 발효 일자를 정해(경제)장 의 리 아래 있는 CBS직원은

법의 실시에 따라 해직되어,독립기 으로서의 CBS가 고용하는 공무원으로서 선임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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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1항에서 규정된 직원은 원 (경제)장 의 리 아래 부처내의 각자에게 용

되었던 것과 최소한 동등한 법 지 를 갖도록 하여 이 되어야 한다.

3.CBS가 민 화되는 시 의 민법에 의한 고용 계에 의해서 (경제)장 의 리

아래 있는 CBS직원은,그때부터 효력을 갖는 법의 시행에 의해 해직되어 는

원 (경제)장 의 리 하에 있어서 부처내의 각각에게 용되도록 하거나 어도

동등한 법 지 를 갖는 독립기 으로서의 CBS고용자로서 지명 되도록 한다.

4.CBS가 민 화된 시 에 (경제)장 이 채택해 그 리 아래 있었던 직원에게

용되는 법 지 에 한 규칙은,그 날로부터 제7조 제1항에 따라 국장이 그들에

게 계하는 규정을 만들 때 까지,민 화 된 CBS가 고용 하는 직원에 해서 계

속 용하도록 한다.

제79조 1.(경제)장 은 재무장 과의 의에 따라 독자 인 리 아래 CBS에서

배치되어 있는 자산의 어떤 것을 민 화 후의 CBS에 배치할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한다.

2.제1항에서 규정된 자산은 (경제)장 이 재무장 과의 의에 따라 결정되는 가

격으로 포 인 민 화의 실시일자에 민 화 후의 CBS에 이 하도록 한다.

3.제1항 제2항에 따라서 등록자산이 이 되는 경우,그것들의 등록 명칭은 네

덜란드 민법 제3권 제1편 제2조에서 규정된 공 등록에서 변경을 하도록 한다.

재무장 은 해당등록의 리자에 해 이것에 따르는 필요한 지시를 발표하는 것

으로 한다.

제80조 (경제)장 의 리 아래 있는 CBS아카이 의 문서는,1995년 공문서법

(PublicRecordsAct)에 따라서 그곳에 이 되는 것을 제외,CBS가 민 화 되는

시 에 민 화 되는 CBS로 이동하도록 한다.

제81조 1.CBS민 화의 발효 시 에 있어,민 화 후의 CBS 는 국장은 (경제)

장 의 리하에 있는 CBS에 한 법령에 의한 조치 법 수단 상,국가 는

(경제)장 을 리하도록 한다.

2.CBS민 화 이 에 국가 옴부스만법(NationalOmbudsmanAct)제2조에 의해

국가 옴부스만이 감사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는 (경제)장 의 리 아랴에 있는

CBS에 돌아가는 행 에 해 같은 법 제15조에 의거한 감사를 실시한 경우,국장

은 국가 오 즈만법에서 말하는 리기구로서 (경제)장 을 리하도록 한다.

제2부 최종규정

제82조 (경제)장 은 의회양원이 CBS의 활동의 유효성 효율에 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5년에 한번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 하도록 한다.

제83조 이 법률의 각조는 국왕의 칙령이 정하는 기일부터 실행되도록 하고, 는

그 실행일은 조 는 부분에 의해 다르게 할 수 있다.

제84조 이 법률은 네덜란드 통계법으로서 인증 된다.

짐은,이 법령이 법률,명령,포고령으로 공개되어 그것에 한 모든 부처,당국,

부문 사가 시행에 노력하도록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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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통계법

( 용 역 등)

제1조 (1)이 법은 국가통계에 규정을 포함한다.

(2)정부는 국가통계의 작성에 책임을 지는 기 (통계기 )을 지정하는 규정을 공

표하여야 한다.

(3)제14조,제15조,제19조의 규정은 통계기 의 여타 통계를 작성하는데도 용

하여야 한다.

제2조 정보보호법(PersonalDataAct,1998년 법률 204호)은 이 법률이 서로 다른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 한,통계 작성에도 용하여야 한다.

제3조 국가통계는 정보나 조사활동 그리고 연구 목 에 입수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국가통계는 객 이어야 하며,일반 에게 리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 국가통계가 입수 가능해지면,이들은 “스웨덴 국가통계”(OfficialStatisticsof

Sweden)라는 표지 는 이 법의 부록에 포함된 로고를 부착하여야 한다.이 표지

는 로고는 국가통계에만 배타 으로 사용된다.

(정보보호)

제5조 (1)국가통계는 자연인(physicalpersons)과 법인(legalperson)의 이익을 보

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한 후 작성되고 공표되어야 한다.

(2)비 에 한 조항은 비 유지법(SecrecyAct)(1980년 법률 100호)에 포함되어

있다.

(3)개인자료의 처리 때문에 생기는 반사항으로부터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데 련되는 조항은 정보보호법(1998년 법률 204호)에 포함되어 있다.

제6조 국가통계에 포함된 자료는 다른 자료와 연계(matching)와 특정인의 신분을

확인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정보제공의 책무)

(사업체 운 자)

제7조 국가통계를 작성하기 하여,사업체 운 자(businessoperators)는 다음 정

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1.사업체 운 자의 성명과 개인식별번호 는 법인등록번호

2.상품생산과 서비스제공

3.상품소비와 서비스지원

4.고용자의 수와 업무,임 는 료와 문직,결원에 한 정보

5.재고조사

6.투자

7.상품과 서비스의 주문,구매, 매,보 등의 상태

8.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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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수입과 비용

10.에 지 소비

11.수입과 수출

12.자산과 부채

13. 축 자본,신용,외환 등의 상황

14.임 차와 사용권의 정도

15.환경보 비용

제8조 농업,임업,원 업,축산업 련 사업체 운 자는 제7조에 명시된 정보에

다음 정보를 추가 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사업체가 운 되는 체 는 일부의 재산과 련하여,토지등기 지정,

지역,토지이용,소유권,임 차 상황

2.사업체에 고용된 사람들의 업무와 계약연도

4.가축사육

제9조 제8조에 언 된 사업체에서 타인이 리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해당인의 성

명과 그 사업체에 사용되는 지역에 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재단 등)

제10조 재단(foundations),비 리단체,상업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등록종교단체는

국가통계를 작성하기 하여,제7조 (1)-(4)항에 언 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기 자치체 평의회)

제11조 기 자치체 평의회(municipalitiesandcountycouncils)는 국가통계를 작성

하기 하여,제7조 (1)항에 언 된 항목을 제공하여야 한다.추가 으로 국가통

계 작성을 목 으로,기 자치체는 연차세출입계정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통규정)

제12조 제7조에서 제11조에 걸쳐 언 된 정보는 자료에 련된 사실이 3년

의 것이라면,그것을 제공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2007년 12월 31일 개정)

제13조 제7조에서 제11조에 걸쳐 언 된 정보는 통계기 에 제공되어야 한다.

(개인자료의 처리)

제14조 (1)통계기 은 제15조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개인자료의 처리

(processingofpersonaldata)를 통하여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통계처리와 련

하여,통계기 은 정보보호법(1998년 법률 204호)의 의미 안에서 개인자료를 책임

을 진다.

(2)통계기 이 통계작성을 목 으로 처리하는 개인자료에는 개인식별번호를 포함

할 수 있다.

제15조 정보보호법(1998년 법률 204호)의 제13조와 제21조의 (1)항에 언 된 개인

자료는 정부에서 공표된 규정에 따라서 허용되는 경우 통계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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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1)통계기 이 신분을 직 확인할 수 없는 개인에 한 자료를 공개하고

자 하는 경우,그 기 은 자료 공개(datadisclosure)과 련하여 자신들이 개식별

번호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자료에 하여 참조번호를 부착하여, 추후에,그 자료

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공개된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들 자료를 학술

연구나 통계직성을 목 으로 사용하거나,후일에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러한 필요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2)자료항목이 통계기 의 기록에서 정정,폐쇄 는 삭제되는 경우에,해당기

은 공개된 자료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기록에서 그 자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마땅하다.

제17조 제16조에 언 된 경우에 공개된 자료는 학술연구나 통계작성을 목 으로

공개된 자료를 제공받은 당사자에 의해서만 통계처리가 가능하다.

제18조 제16조 (1)항에 따라 개인자료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당사자가 해당 자료가

통계 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자료 속의 본인들에게 통지할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해당 자료를 처리하는 당사자에게 자료 속의 본인들이 그 자료를 정정,

폐쇄, 는 삭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삭제)

제19조 (1)개인자료는 통계작성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경우 통계기 은

기록에서 삭제(elimination)해야 한다.

(2)정부 는 정부가 지정한 기 은 (1)항의 삭제가 국가문화유산의 일부로 문서

보 소의 기능을 해(危害)하거나 학술연구의 목 에 모순되는 경우에는, 외조

항을 설정할 수 있다.이 경우,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특별한 주

의가 기울어져야 한다.

(3)삭제되지 않은 재료는 문서보 소로 이첩되어야 마땅하다.

(강제조치 등)

제20조 (1)제7조에서 제10조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받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수행하지 못하면, 그 자료를 요청한 기 은 당사자가 그 게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정보제공을 요구받은 당사자가 이러한 요구를 수하지 못하는 경우,과태료를

부과하여 이 책임을 수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그러한 정보제공 명령서는 해당

정보를 주 하는 기 에 의하여 발부되어야 한다.

제21조 제20조 (2)항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에 련된 문제는 기 자치체 행정재

소가 할구역 내에서 정보제공의 책임이 수되었는가를 심사하도록 한다.

제22조 (1)국가통계의 로고와 표지 는 이와 유사한 로고와 표지가 국가통계가

아닌 다른 통계에 사용되는 경우,일반재 소는 지속 인 사용에 하여 과태료

부과와 함께 지명령을 낼 수 있다.

(2)정부에 의하여 지정된 통계기 은 이러한 지명령을 청구하여야 마땅하다.

(교정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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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개인자료가 이 법의 규정 는 이 법에 따라 공표된 다른 규정을 반하

여 처리되는 경우,개인자료법(1998년 제204호)의 교정 배상에 한 규정이

용되어야 한다.

(항소권)

제24조 (1)이 법에 따른 정보제공요구나 향후 과태료 부과 는 통계조사에서 특

정 개인을 표본으로 선정하는 것에 련된 결정에 하여 어떤 경우에도 항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다른 결정에 해서는 일반 행정법원에서 항소권을 행사할 수 있

다.

(2)상 행정법원에 항소하기 에,항소허가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법 책임 등)

제25조 (1)이 법의 제7조에서 제10조에 의거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책임을 수하

지 못했거나 고의 는 주의소홀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는 스웨덴 화

폐 1000크로네를 넘지 않는 범 의 과태료를 납부할 것을 명령해야 마땅하다.

(2)과태료 부과 정을 조건으로 내려진 명령을 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령에

련 반사항에 어떠한 벌칙도 부과하지 아니한다.

(3)행정조치는 통계기 의 보고가 나온 이후에 가능하다.

제26조 이 법의 제6조를 수하지 못한 당사자는 반사항이 형법이나 개인자료법

(1998년 법률 204호)의 처벌 가능한 법이 아니면,불법 인 신분증명에 해서

벌 형 는 1년을 넘지 않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경미한 법에 해서는

어떠한 벌칙도 부과하지 아니한다.

(경과규정)

제27조 정부는 국가통계에 하여 다음과 같이 경과규정을 둔다.

1.이 법은 2001년 4월 1일자로 효력을 발생한다.효력발생과 함께.다음 법률은

폐지한다.

(a)농업부문의 정보제공 책임에 한 법률(1992년,법률 888호)

(b)국가통계법(1992년,법률 889호)

(c)국가통계작성을 한 특정 개인등록 장에 한 법률

(1995년,법률 제666호)

2.국가통계법(1992년,법률 889호)제14조와 제15조의 규정은 2001년 4월 1일자

이 의 법사항에 해서 그 로 용한다.

3.자료보호법(DataProtectionAct)(1973년,법률 289호)가 용되는 개인자료의 처

리에 해서 자료보호법의 해당조항이 이 법의 제2조와 제5조 (3)항 신에 2001

년 9월 30일까지 용되어야 한다.

4.과태료 부과 정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농업부문의 정보제공 책임에 한 법

률 는 국가통계법이 2001년 4월 1일 이 에 공표된 명령에는 그 로 용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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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5.국가통계작성을 한 특정 개인등록 장에 한 법률에 따라서 실시되는 삭제

에 한 규정의 외를 두는 결정들은 그 로 효력을 발생해야 한다.

<부록>

스웨덴 국가통계 로고

국가통계법 시행령 (2007년 12월 31일)

( 용 역)

제1조 이 시행령은 국가통계법(2001년 법률 제99호)에 한 보완 조치를 포함

한다.

제2조 (1)국가통계와 국가통계 작성의 책임을 지는 공공기 (간단히,“통계기 ”)

은 이 시행령의 부록에 명시되어 있다.

(2)통계기 은 정부가 달리 정책 으로 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각자의 통계 역

에서 통계범 의 내용과 범 를 결정할 수 있다.

(로고사용 지 반 손해배상 소송 차)

제3조 국가통계법(2001년 법률 제99호)의 제22조에 따라 스웨덴 통계청은 스웨덴

국가통계의 상징이나 명칭 는 그것들로 오해될 수 있는 상징이나 명칭을 지속

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료수집)

제4조 국가통계자료는 가능한 한 간단한 방식으로 자료제공자가 응답할 수 있도록

하여,수집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제5조 통계기 은 국가통계법(2001년 법률 제99호)의 제7조에서 제11조에 이르기

까지 필요한 시행 차를 추가 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6조 정부기 은 통계기 에 국가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 자료는 련 기 들에 의하여 합의된 시 과 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정보)

제7조 (1)통계기 이 국가통계를 정부기 이 아닌 다른 기 으로부터 국가통계자

료를 수집할 때,다음 사항을 동시에 요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자료수집의 목

․ 정보제공이 의무화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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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료를 수집하며, 구를 하여 자료를 수집하는가.

․ 자료수집기 의 자료에 용될 수 있는 비 보호법(SecrecyAct)

(1980년 법률 100호)상의 비 보호 조항

․ 자료의 보 에 련되는 규칙

․ 정보요청과 필요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 등

자료수집에 련된 여타 문제들

(2)자료가 자발 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통계기 은 응답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야 한다.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주어지는 형벌에 한 정보가 한 방식으

로 제공되어야 한다.시행령 (2006년 제381호).

(개인자료의 처리 등)

제8조 부록은 통계법 (2001년 법률 제99호)의 제15조에 언 된 개인자료의 처리가

허용되는 상황을 구체화한다.

제9조 국가통계를 작성하기 하여 처리하는 자료는 여타 통계를 작성하거나 학술

연구 목 의 통계를 작성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통계처리는 자

료가 수집되는 목 과 양립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제10조 통계기 의 통계작성은 해당 기 의 다른 활동과는 분리될 수 있도록 체계

화되어야 한다.

제11조 시행령(2001년 제997호)에 의하여 폐지한다.

(삭제)

제12조 (1)통계기 이 국가통계법(2001년 제99조)의 제19조 (1)항에 의거하여 자료

를 해당 기록에서 삭제하기 에,국민문서보 소(NationalArchives)에 통보해야

한다.

(2)국립문서보 소는 통계법의 제19조 (2)항에 의거하여 자료를 삭제하기 한 요

구조건의 외조항에 한 규정을 공표해야 한다.

(이용 가능성)

제13조 (1)통계기 은 국가통계에 한 문서와 품질 자체진단 결과를 제공하여야

하며,무료로 이들 통계를 공표해야 하며 자형태로 공 네트워크를 통하여

구나 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스웨덴 통계청은 모든 통계기 의 자문을 받아

서 근성에 한 상세한 규정을 공표할 수 있다.

(2)국가통계는 인쇄간행물로 출 되는 경우,기 자치체, 학교 등의 도서 이나

스웨덴 통계청의 정보서비스와 도서 에 무료로 공 해야 한다.

제14조 개인을 분석단 로 하는 국가통계는 그 게 하지 아니할 특별한 이유가 없

는 경우에는 남녀별로 구분하여 제표작업을 한다.

(경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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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시행령은 2001년 4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한다.효력발생 후,다음 규정은 폐

기한다.

(a)소유권자 등록 자산가격 통계 자료의 규정에 한 명령(1970년 제27호)

(b)농업무문의 정보제공에 한 의무를 규정한 시행령(1992년 제1032호)

(c)국가통계법 시행령 (1992년 제1669호)

(d)국가통계 작성을 한 특정의 개인 련 장 시행령(1995년 제 1060호)

2.국가통계법 시행령(1992년 제1668호)의 제4조에 의거하여 공표되는 규정은 새로

운 시행령의 용을 하여 새로운 시행령의 제5조에 의거하여 공표될 필요가 있

다.

3.자료보호법(DataProtectionAct)(1973년 289호)이 용될 수 있는 개인자료의

처리에 해서는 이 시행령의 재8조 규정이 아니라,자료보호법의 해당 조항이

2001년 9월 30일까지 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스웨덴 정보 근 비 보호에 한 법(2009년 6월 30일)

스웨덴의 정보 근 비 보호에 한 법률은 2009년 6월 30일에 효력을 발생했

으며,언론자유법에 포함된 조항을 보완하는 조항,가령 공문서에 한 근을 확

보하는 권한,공공기 의 공문서 등록에 한 의무,당국의 결정에 한 항소권한

등을 규정한다.

이 법률은 한 비 에 한 조항을 포함한다.비 조항은 공문서에 한 미

조항과 비 수 의무에 한 조항을 모두 포함한다.비 은 언론자유법 아래서

국민이 공문서에 근을 확보하는 권한과 스웨덴 헌법(InstrumentofGovernment)

아래서 표 의 자유에 한 공공기 의 권리를 모두 포함한다.

이 법률은 비 보호 조항에 따른 비 수의 책무가 언론자유법괴 표 에 한

기본법에 따라 허용된 정보 달 출 의 권한을 포함한다.이 법률은 한 정

보에 한 공 근과 비 수의 법률 외의 다른 법령 아래서의 비 유지의 책임

이 이러한 권한을 어떻게 제한하는가에 한 조항을 포함한다.

스웨덴 통계청 업무에 한 시행령(발췌번역)

제2조 스웨덴 통계청은 특히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국가통계의 생산을 조정하고,국가통계와 여타 통계의 생산에 한 조정을

진한다.

2.국제기구에 통계자료의 보고업무를 조정하는 책임을 진다.

3.각종 통계에 한 명칭과 분류기 을 개발한다.

4.독립 인 정부정책에 따라 장기 인 측과 분석을 실시한다.

5.소비자물가지수(CPI,ConsumerPriceIndex)를 작성한다.

6.독립 인 정부정책에 따라 이용가능한 국가통계와 여타 통계정보를

통계 D/B로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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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1)스웨덴 통계청은 정부기 의 임에 근거하여,자원의 가용여부에 따라

다음의 활동을 한다.

1.통계조사의 실시

2.통계자료의 처리

3.자료처리를 한 통계 D/B의 구축

4.통계자료의 보고 행에 따른 업무 조

5.특정업무에 련 다른 서비스의 제공

(2)스웨덴 통계청은 제1조에 언 된 서비스를 다른 고객에도 제공할 수 있다.

(3)이러한 서비스는 보상을 제로 한다.

제4조 스웨덴 통계청은 제2조와 제3조에 언 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하여 다

음의 행정등록 장에서 자료를 가공할 수 있다.

1. 국인구 장(TotalPopulationRegister)

2.인구변동 장(RegisterofPopulationChange)

3.인구주택총조사(PopulationandHousingCensus)

4.부동산세액평가 장(RealEstateTaxAssessmentRegister)

5.교육 장(EducationRegister)

6.노동력조사(LaborForceSurveys)

7. 외교역 장(ForeignTradeRegister)

8.수입 재산 장(RegisterofIncomeandWealth)

9.취업 장(EmploymentRegister)

10.교육 노동시장통계 장기 장(LongitudinalRegisterofEducationand

LaborMarketStatistics)

11.부가가치세 장(ValueAddedTaxRegister)

12.손익계산서 장(IncomeStatementRegister)

13.직업 장(OccupationalRegister)

14.생활상태조사(LivingConditionsSurvey)

15.스웨덴 농업 원회가 소장하는 농업 장(AgriculturalRegister)

16. 국범죄 방 원회가 보 하는 형사범 장(Register of Criminal

Convictions)

17.스웨덴 운수통신연구소가 소장하는 차량통계 장(VehicleStatisticsReg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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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통계법

이 법은 덴마크 통계법(법률 1189호, 1992년 12월 21일)으로,2000년 5월 2일 제1

조의 개정이 법률 296호로 공포되었다.

Noticeofthelaw onstatisticsDenmarkthisannouncementismadelaw

제1조 1.통계의 심기 으로 덴마크 통계청을 설립하여,이 기 은

1)지방기 는 다른 통계부서와 력하여,사회 여건에 한 통계정보를 수집

하고,처리하고,출 한다.

2)지방자치체,단체,그리고 민간 기업을 하여 통계정보를 수집,처리,출 할

수 있다.

3)일반 이나 기업을 하여 행정 역할을 다하는 앙정부의 행정자료를 설

계하고 이용하여,통계목 으로 사용할 수 있다.

4)통계 자문을 통하여 정부의 각종 소 원회나 원회를 도울 수 있다.

5)통계 분석이나 측을 실시할 수 있더.

6)국제 통계 력을 한 주무기 이 된다.

2.덴마크 통계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경제장 의 지시에 따라 행정부나 입

법부에 통계정보를 제공하야야 한다.

3.공공기 이나 부서가 통계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하는 경우,덴마크 통계청은

사 에 업무의 조정에 하여 통지를 받아야 한다.

제2조 1.덴마크 통계청은 독립 인 행정기 으로,통계청장을 원장으로 하고,

산업노동부를 포함한 사회 여건에 깊은 지식이 있는 6명의 다른 원으로 구성

된 이사회의 감독을 받는다.6명의 원은 최장 4년의 임기로 경제정 이 임명한

다.이사회는 련 규칙을 제정한다.

2.통계청 직원은 이사회의 자문으로 토 로 재무장 의 임명 추천에 의하여,국왕

이 임명한다.

제3조 1.이사회는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덴마크 통계청의 업무계획을 제1조

제3항의 규정을 검토하기 한 가이드라인,통계조정문제나 공 통계와 민간통계

의 조정에 한 업무를 설정한다.

2.제3조와 제8-12조의 규정에서 정보를 획득해야 할 정도와 방법을 결정한다.재

무장 은 통계부서가 이 법에 의하여 용 가능한 법률이나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요구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에 하여 제8-12조의 정보 제공에

한 한계를 설정할 수 있다.경제 사업부는 통계청의 이사회와 상을 통하여,

제8-제12조에 등록된 정보 자 으로 달되어야 할 정보나 덴마크 통계청과

사업체가 자 으로 달해야 할 커뮤니 이션에 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해

당 장 은 자보고,특정의 시스템에 알맞은 자보고형식 그리고 자서명에

한 규정을 포함할 수 있다.해당 장 은 통계청의 이사회와 상을 통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덴마크 통계청이 자 달과 자 커뮤니 이션으로부터의 면

제 상을 정할 수 있다.해당 장 은 다른 행정기 에 하여 자 달을 할 수



805

없는 경우에 통계청에 면제 상에 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3.덴마크 통계청은 덴마크 앙은행과 합의에 의하여, 융부문의 통계에 해서

는 통계정보를 수집하고,처리하고,출 할 수 있는 권한을 일정부분 덴마크 앙

은행(DenmarkNationalBank)에 탁할 수 있다.비슷한 방식으로,이사회는 융

회사에 하여,제8조 제1항 (3)에 의거하여 덴마크 앙은행으로 해당 정보를

달할 것으로 요구할 수 있다.

4.덴마크 통계청의 산계획은 이사회에 의하여 승인되어 경제부처 장 에게 제

출되어야 한다.이사회는 으로 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여기에는 제1

조 제1항 (2)에 언 된 기 자치체,단체,민간기업 등을 한 수탁업무에 하여

비용 지불 기 을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5.이사회는 자문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6.이사회는 통계청장이 제출한 문제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a)1.이사회의 권고를 바탕으로,경제부처 장 은 통계정보의 수집이나 처

리에 한 유럽연합의 법률을 덴마크에 용하기 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2.이사회의 권고를 바탕으로,경제부처장 은 유럽연합 규정에 한 외가 인정

되는 범 에 그 규정에 포함된 규칙으로부터의 외규정을 정할 수 있다.

3. 다른 부처의 할 역에 속하는 규정상의 질문에 해서는 제1항과 제2항에서

허용된 권한이 련부처의 장 에 의하여 행사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제4조 1.덴마크 통계청의 문 행정 리는 통계청장의 책임이다.

2.덴마크 통계청에 련된 직원문제는 경제부처 장 의 할에 속한다.

3.덴마크 통계청의 사업 역 내의 개별 사업들은 법률상 경제부처 장 의 책임이

며,통계청장에 의하여 직 해당 장 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제5조 경제부처장 은 덴마크 통계청과 여타 공공기 /시설과의 력을 진하기

한 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경제부처장 은 이사회와의 자문 이후 이 원회

를 한 차의 규칙을 정하여야 한다.

제6조 1.이사회가 채택한 업무계획의 테두리 안에서,덴마크 통계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공기 과 시설은 그들이 소유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덴마크 통계청과 덴마크 앙은행 간의 융거래 통계와 덴마크의 해외자산

해외부채에 한 통계의 작성과 련하여,통계정보를 포함하는 문서의 교환이 그

자체,그 문서들이 열린 행정에 한 법률에 의거하여 문서 근의 권한을 자동

으로 보장받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제7조 (폐지)

제8조 1.모든 사업자는 덴마크 통계청의 요구에 의거하여,다음사항에 한 정보

를 제공하여야 한다.

1)기업의 성격, 치,소유권,토지이용,공장 설비,인원,작업조건 임 ,생

산 (수송과정을 포함)과 기타 서비스의 제공 형태,주문량 시장동향,거래총액

가격,임 지불,물품구매,기타 운 비용,자본지출 자본재고

2)추가 으로.농업,원 업,임업의 경우에는 생산량,가축,털 짐승에 한 정보

3)추가 으로, 융기 에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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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여신 제공 약정과 수령 / 축의 조건,범 조건

b)어떤 채무자 집단에게 여신이 제공되었으며,어떤 채권자

집단으로부터 / 축이 기탁되었는가에 련된 정보

c) 융 통화여건 일반을 모니터하는 정보로 균형 비용항목,

계약서 유형과 특징별로 구분된 항목,사업체 규모,상이한

고객집단에 한 항목과 증권의 발행 보유액에 한 정보

d)추가 으로,상업은행과 축은행의 경우에는, 부설정 담보물로

설정된 근 당의 명목가치에 한 정보

2.상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단체나 회 등은 덴마크 통계청의 요구에 따라,

그들의 활동의 성격, 치,소유권,토지이용,인원,작업조건,임 ,임 지불,자

본지출,자산 부채 그리고 시장동향에 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제1항과 제2항에 의거하여 제공된 정보 외에,학교와 기타 교육기 은 덴마크

통계청의 요청에 의거하여,개별 생도나 학생의 교육,그들의 분야,학업수 ,완결

된 시험에 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제1항과 제2항에 의거하여 제공되는 정보 외에,아동,청소년,그리고 고령자,

환자나 장애자를 리하는 기 은 덴마크 통계청의 요구에 의거하여,서비스 종류,

등록인원수,그들의 공간 상태에 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5. 국 인 사업자 조직이 재1항에서 언 된 것 이상으로 통계 정보가 해당된

분야에서 제공될 것을 요구한다면,경제부처장 은 이사회의 권고에 의하여,덴마

크 통계청에 그러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제9조 1.수출입,그린란드(Greenland), 로 섬(FaroeIslands)과 덴마크 간의 교육

이 통계정보의 수집과 처리에 한 유럽연합 법 규정에 의하여 포 되지 않는 경

우에,하물주인과 하물수탁자는 수출입품의 가격,성격,양,구매국가,선 국가,출

발국가,도착국가,수송방식에 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수입,수출, 는 상기

의 교역이 실제 하물주인이나 하물수탁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지는

경우에는,가령 세 재고 리인 는 선 리자에 의한 경우에는, 련 담당자

는 실제 하물수탁자 는 하물주인의 성명과 주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2.제1항에 언 된 정보의 제공에 한 상세한 규정은 이사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조세담당 장 에 의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제9조(a)해외 고객에게 서비스를 매하거나 해외에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업자는

덴마크 통계청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의 가격,서비스의 성격,해당 서비스가 달

되는 국가 는 수령되는 국가의 이름에 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마땅하다.

제10조 수지균형 차 조표, 외 자산과 외 부채에 한 통계를 작성하기

하여,다른 국가와 융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덴마크 통계청에 요구가 있는 경우

에,외국에서 얻는 소득과 외국에 한 지출의 세부내역을 외 부채와 외자산

의 세부내역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 1.상업 목 으로 사용되는 주택과 부지의 소유자 임 인은 덴마크

통계청에 요구가 있는 경우,모든 주택과 부지에 한 임 료,임 인의 보증 ,

치,규모,시설 용도의 상세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주택의 경우, 유자의

수를 통보하여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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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의 소유자와 임 인은 요구가 있으면,덴마크 통계청에 순가격지수의 계산

에 필요한 추가 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 1.소득통계 작성에 사용하기 하여,사업자는 덴마크 통계청에 요구가 있

는 경우,보완 인 활동에 하여 거래총액,물품구매,비용, 매수익,배당 ,이

자수령액 이자지불액,총 산과 지출액,그리고 실제 지불했거나 추정되는 조세

와 세에 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투자와 자본의 분석을 하여,사업자는 한 요구가 있으면,자산과 부채 그리

고 가격동향에 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a)매각인 근 당 문서의 등록에 한 통계작성에 사용하기 하여,재산

매에서 구매가격의 일부를 지불한 것을 의미하는 근 당 문서를 등록하는 사람은

해당 문서를 “매각인 근 당 문서”로 날인해야 한다.

제13조 1.제3조(a)제8-12조(a) 는 자료의 수집과 처리에 한 유럽연합 법 규정

에 따라서 정해진 기한 안에,요구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고의 으

로 는 부주의에 의하여 정확하지 못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벌 형으로 처벌

한다.

2.회사,단체 등 (법인)에 하여 형법 제5장의 규정에 따른 형벌에 하여 책임

을 질 것을 명령할 수 있다.

3.제9조에 언 된 정보에 한 경우에,벌 형은 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부과된

다.

4.회원국 간의 상품거래를 다루는 통계에 한 유럽연합 규정에서 요구되는 정보

제출의 마감시간을 반하는 경우,그 반이 의도 이거나 부주의의 결과가 아닌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그러나 정보제공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덴마크 500크로

네의 행정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이 행정비용은 다른 비용과 함께,그 상품에

한 압류처분(distraint)에 의하여 회수될 수 있어야 한다.

5.덴마크 통계청은 정보를 제공하는데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하여,합리 인 특별

한 이유가 있다고 단되는 경우에,행정비용의 지불을 면제할 수 있다.

6.이사회의 요청에 따라,경제부처장 은 행정비용의 부과와 징수에 한 상세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 1. 재의 법률은 1966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잠정 규정은 생략한다)

제15조 1.이 법은 로섬에는 용되지 않는다.

2. 행법의 제3조(a)는 그린란드 섬에는 용되지 않는다.

2000년 6월 22일 경제문제장 마리앤느 피터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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